
 

무
배

당 N
H

헤
아

림
3

5
5

건
강

보
험

(5
~

6
종

)
 2

4
0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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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관 이용 가이드 북

약관이용 Guide Book

※ 同 guidebook은 보험규정의 개념 및 구성 등을 간략하게 소개하고,  

소비자 관점에서 약관 주요 내용 등을 쉽게 찾고 이해할 방법을 안내하는 그것을 목적으로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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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약관은 가입하신 보험계약의 내용 및 조건 등을 미리 정하여 놓은 

계약조항으로 보험계약자와 보험회사의 권리 및 의무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특히, 청약철회, 계약취소, 보험금 지급 및 지급제한 사항 등  

보험계약의 중요사항에 대한 설명이 들어 있으니 반드시 확인하셔야 합니다.

 QR(Quick Response)코드란?

스마트폰으로 해당 QR코드를 스캔하면 상세내용 등을 손쉽게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약관해설 영상 보험금 지급절차

보험약관이란?01

QR코드를 통한 편리한 정보이용03

한눈에 보는 약관의 구성02

약관을 쉽게 잘 이용할 수 있도록  

약관의 구성, 쉽게 찾는 방법 등의 내용을 담고 있는 지침서

약관 이용 
가이드 북

약관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계약 주요내용 및 유의사항 등을  

시각적 방법을 이용하여 간단 요약한 약관

시각화된 
약관 요약서

•주계약(보통약관) :기본계약을 포함한 공통사항을 정한 기본약관

•특약(특별약관) :  보통약관에 정한 사항 외 선택가입한 보장내용 등  

필요한 사항을 정한 약관 

보험규정 
(주계약&특약)

약관이해를 돕기 위한 어려운 법률·보험용어의 해설,  

특약색인, 관련 법규 등을 소비자에게 안내

용어해설 및 
색인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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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약관 핵심사항 등과 관련된 해당 조문, 쪽수 및 영상자료 등을 안내드리오니,  

보험회사로부터 약관을 수령한 후, 해당 내용을 반드시 확인·숙지하시기 바랍니다.

약관의 핵심 체크항목 쉽게찾기(보통약관기준)04

*본인이 가입한 특약을 확인하여 가입특약별「보험금 지급사유 및 미지급사유도 반드시확인할 필요

보험금 지급 및 지급제한 사항1
제3조(보험금의 지급사유) 52p

제5조(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 53p

보험금 지급

계약취소3 제19조(약관교부 및 설명의무 등) 67p

계약취소

계약前 알릴 의무 및 위반 효과5
제13조(계약 전 알릴 의무) 59p

제15조(알릴 의무 위반의 효과) 62p

계약전 알릴의무

보험료 연체 및 해지7
제27조(보험료의 납입이 연체되는 경우  

납입최고(독촉)와 계약의 해지)  78p

보험료 연체해지

청약철회2 제18조(청약의 철회) 66p

청약철회

계약 무효4 제20조(계약의 무효) 69p

계약무효

계약後 알릴 의무 및 위반 효과6
제14조(상해보험계약 후 알릴 의무) 60p

제15조(알릴 의무 위반의 효과) 62p

계약후 알릴의무

부활(효력회복)8
제28조(보험료의 납입을 연체하여 해지된 

계약의 부활(효력회복))  79p

부활

해약환급금9

제30조(계약자의 임의해지 및 피보험자의 

서면동의 철회)  81p

제33조(해약환급금)  83p

해약환급금

보험계약대출10 제34조(보험계약대출)  85p

제33조(보험계약대출) 71p

보험계약대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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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문의 사항06

※  기타 문의사항은 당사 홈페이지(www.nhfire.co.kr), 콜센터전화번호(1644-9000)로 문의 가능

※  보험상품 거래단계별 필요한 금융꿀팁 또는 핵심정보 등은  

금융감독원 금융소비자정보 포탈(fine.fss.or.kr)에서 확인 가능

아래 7가지 꿀팁을 활용하시면 약관을 보다 쉽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습니다.

약관을 쉽게 이용할 수 있는 꿀팁05

* 주 계약에 부가된 특약은 자유롭게 선택, 가입(의무특약 제외)할 수 있고 가입특약에 한해 보장받을 수 있음

시각화된 '약관 요약서'를 활용하시면 계약 일반사항, 가입시 유의사항,  

민원사례등 약관을 보다 쉽게 이해하실 수 있습니다.
1

약관 내용 중 어려운 보험용어는 용어해설, 약관 본문 Box안 예시 등을  

참고하시면 약관 이해에 도움이 됩니다.
4

'약관 핵심 체크항목 쉽게 찾기'를 이용하시면 약관내용 중  

핵심적인 권리 및 의무관계를 보다 쉽게 찾을 수 있습니다.
2

스마트폰으로 QR코드를 인식하면 약관해설 동영상,  

보험금 지급절차, 전국 지점 등을 쉽게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5

'색인'을 활용하시면 본인이 실제 가입한  

특약 약관을 쉽게 찾을 수 있습니다.
3

'관련법규'항목을 활용하시면 약관에서 인용한 법률 조항 및  

규정을 자세히 알 수 있습니다.
6

약관조항 등이 음영·컬러화 되거나 진하게 된 경우 보험금 지급 등  

약관 주요 내용이므로 주의 깊게 읽기 바랍니다.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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쉽게 이해하는

약관 요약서

이 요약서는 그림·도표·아이콘·삽화 등 시각화된 자료를 바탕으로 보험상품 및 약관의 핵심내용을  

알기 쉽게 작성한 것입니다. 더욱 자세한 사항은 상품설명서 및 약관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이 요약서의 내용을 이해하지 못하고 보험에 가입할 경우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므로, 동 내용을 반드시 이해하시고 계약체결 여부를 결정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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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보험계약의 개요

 보험회사명 | NH농협손해보험

 보험상품명 | 무배당 NH헤아림355건강보험2404

상품의 주요 특징

●  무배당 NH헤아림355건강보험2310 5종 및 6종은 간편심사를 통해 상해 및 질병을 보장받을 수 있는 상

품입니다.

● 상품 구조

구 분
5종

(해약환급금미지급형Ⅱ(납입중0%,납입후50%),  
납입면제형)

6종
(해약환급금미지급형Ⅱ(납입중0%,납입후50%),  

납입면제미부가형)

상품형태 순수보장형

보장부분 적용이율 3.0%

보장보험료 납입면제 보험료 납입기간 중에 5대납입면제사유 발생시 -

* 5대납입면제사유 :  •일반상해후유장해(80%이상) 발생시 •질병후유장해(80%이상) 발생시

•보장개시일 이후 암(유사암제외)으로 진단 확정된 경우 •뇌졸중으로 진단 확정된 경우 

•급성심근경색증으로 진단 확정된 경우

*  다만, 보장보험료 납입이 면제된 계약의 경우, 보험료 납입이 면제된 이후 새롭게 갱신되는 계약에서는 해당 특약의 보장보험료

를 계속 납입하여야 합니다.

01

‘ 상품명’으로 상품의 특징 이해하기02

무배당 NH헤아림355건강보험2404

● 무배당 : 계약자에게 배당하지 않는 상품입니다.

● 건강보험 : 상해 및 질병을 집중 보장해주는 상품입니다. 

●  해약환급금미지급형Ⅱ : 보험료 납입기간 중 계약이 해지될 경우 해약환급금을 지급하지 

않고, 보험료 납입완료 후에는 해약환급금 지급상품 해약환급금의 50%를 지급하는 상품

입니다. 단, 갱신형 특별약관은 전체 보험기간동안 해약환급금이 없습니다.

● 납입면제형 : 납입면제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보장보험료의 납입을 면제하는 상품입니다.

1. 5종 : 해약환급금미지급형Ⅱ(납입중0%,납입후50%), 납입면제형

2. 6종 :해약환급금미지급형Ⅱ(납입중0%,납입후50%), 납입면제미부가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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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소비자가 반드시 알아두어야 할 유의사항

이 보험에는 면책기간, 감액지급, 보장한도 및 자기부담금 등 보험금 지급제한 조건이 부가되어 있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상품설명서 및 약관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주의!

보험금 지급제한 사항01

● 면책기간 및 감액지급 적용담보

 면책기간 및 감액지급 면책기간
보험금
미지급

감액지급
50%

구 분
최초계약과 
부활계약의  
면책기간

보험금 감액기간  
및 감액지급

보험금  
감액기간

50%  
감액지급

후유
장해

질병후유장해(80%이상)(355간편가입)

질병후유장해(80%미만)(355간편가입)

갱신형 질병후유장해(80%이상)(355간편가입)

갱신형 질병후유장해(80%미만)(355간편가입)

-
가입후  

1년 미만
○

암

암진단비(유사암제외)(355간편가입)

5대고액치료비암진단비(355간편가입)

암수술비(유사암제외)(355간편가입)

암진단비(유사암제외)(체증형)(355간편가입)

갱신형 암진단비(유사암제외)(355간편가입)

전이암진단비(355간편가입)

 - 림프절전이암진단비(355간편가입) 

 - 특정전이암진단비(355간편가입) 

중증갑상선암진단비(355간편가입) 

90일 면책
가입후  

1년 미만
○

유사암진단비(355간편가입)

유사암수술비(355간편가입)

유사암진단비(체증형)(355간편가입)

-
가입후  

1년 미만
○

계속암진단비(355간편가입)
「첫번째암」 또는 

직전「계속암」진단
확정일부터 1년

- -

항암방사선·약물치료비 

(최초1회한)(355간편가입)

항암방사선·약물치료비 

(연간1회한)(355간편가입) 

암(기타피부암, 
갑상선암 제외)

90일 면책
가입후  

1년 미만
○

기타피부암,  
갑상선암

-
가입후  

1년 미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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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최초계약과 
부활계약의  
면책기간

보험금 감액기간  
및 감액지급

보험금  
감액기간

50%  
감액지급

암

암직접치료입원일당 

(요양병원제외, 1일이상180일한도) 

(355간편가입)

암요양병원입원일당 

(1일이상90일한도)(355간편가입)

암(기타피부암,  
갑상선암,  
제자리암,  

경계성종양 제외)

90일 면책
가입후  

1년 미만
○

기타피부암, 갑상선암, 
제자리암, 경계성종양

-
가입후  

1년 미만
○

갱신형 표적항암약물허가치료비 

(최초1회한)(355간편가입)

갱신형 표적항암약물허가치료비 

(연간1회한)(355간편가입)

갱신형 항암방사선(세기조절)치료비 

(최초1회한)(355간편가입)

갱신형 항암방사선(양성자)치료비 

(최초1회한)(355간편가입)

갱신형 특정면역항암약물허가치료비 

(최초1회한)(355간편가입)

갱신형 특정면역항암약물허가치료비 

(연간1회한)(355간편가입)

암(기타피부암, 
갑상선암 제외)

90일 면책
가입후  

2년 미만
○

기타피부암,  
갑상선암

-
가입후  

2년 미만
○

갱신형 특정항암호르몬약물허가치료비 

(기타피부암/갑상선암제외)(최초1회한)(355간편가입)

갱신형 특정항암호르몬약물허가치료비 

(기타피부암/갑상선암제외)(연간1회한)(355간편가입)

90일 면책
가입후  

2년 미만
○

갱신형 갑상선암수술후호르몬약물허가치료비 

(최초1회한)(355간편가입)
-

가입후  
2년 미만

○

갱신형 다빈치로봇암수술비 

(특정암제외)(최초1회한)(355간편가입)

갱신형 다빈치로봇암수술비 

(특정암)(최초1회한)(355간편가입)

90일 면책
가입후  

1년 미만

○
(단, 가입후 
180일미만 
25%지급)

갱신형 중증질환자(암)산정특례대상 

(최초1회한)(355간편가입) 

 -  갱신형 중증질환자 암(유사암및13대

특정암제외)산정특례대상(최초1회한)

(355간편가입)

 -  갱신형 중증질환자 10대특정암산정

특례대상(최초1회한)(355간편가입)

 -  갱신형 중증질환자 3대특정암 

(생식기및소액암)산정특례대상 

(최초1회한)(355간편가입)

 -  갱신형 중증질환자 유사암및양성신

생물산정특례대상(최초1회한) 

(355간편가입)

암(유사암및13대특

정암제외), 10대특정

암, 3대특정암(생식

기및소액암)

90일 면책
가입후  

1년 미만
○

유사암및양성신생물 -
가입후  

1년 미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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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최초계약과 
부활계약의  
면책기간

보험금 감액기간  
및 감액지급

보험금  
감액기간

50%  
감액지급

뇌/
심장

뇌출혈진단비(355간편가입)

뇌혈관질환진단비(355간편가입)

특정순환계질환진단비(1~5종)(당뇨병및이상지질혈증포함)
(355간편가입)

특정순환계질환진단비(2~5종)(355간편가입)

특정순환계질환진단비(3~5종)(355간편가입)

특정순환계질환진단비(4~5종)(355간편가입)

특정순환계질환진단비(5종)(355간편가입)

특정순환계질환수술비(1~5종)(당뇨병및이상지질혈증포함)
(355간편가입)

심근병증진단비(355간편가입)

주요심장염증질환진단비(355간편가입)

급성심근경색증혈전용해치료비(최초1회한)(355간편가입)

급성심근경색증혈전용해치료비(연간1회한)(355간편가입)

특정허혈성심장질환혈전용해치료비(최초1회한)(355간편가입)

특정허혈성심장질환혈전용해치료비(연간1회한)(355간편가입)

뇌경색증혈전용해치료비(최초1회한)(355간편가입)

뇌경색증혈전용해치료비(연간1회한)(355간편가입)

뇌졸중혈전용해치료비(최초1회한)(355간편가입)

뇌졸중혈전용해치료비(연간1회한)(355간편가입)

-
가입후  

1년 미만
○

뇌졸중진단비(355간편가입)

뇌혈관질환진단비(355간편가입)

허혈성심장질환진단비(355간편가입)

급성심근경색증진단비(355간편가입)

뇌혈관질환수술비(355간편가입)

허혈성심장질환수술비(355간편가입)

심혈관특정질환Ⅰ진단비(355간편가입)

심혈관특정질환Ⅰ(기타심장부정맥제외)진단비(355간편가입)

특정뇌혈관질환진단비(355간편가입)

특정허혈성심장질환진단비(355간편가입)

-
가입후  

1년 미만

○
(단, 가입후 
90일미만 
10%지급)

갱신형 중증질환(뇌혈관)산정특례대상
(최초1회한)(355간편가입)

갱신형 중증질환(뇌혈관)산정특례대상
(연간1회한)(355간편가입)

갱신형 중증질환(심장)산정특례대상(최
초1회한)(355간편가입)

갱신형 중증질환(심장)산정특례대상(연
간1회한)(355간편가입)

질병으로 산정특례대
상으로 등록된 경우

-
가입후  

1년 미만
○

상해로 산정특례대상
으로 등록된 경우

- - -

질병 
수술

질병수술비(1~5종)Ⅱ(355간편가입)

질병수술비(355간편가입)

질병수술비(4대특정질병제외)(355간편가입)

질병통원수술비(당일입원포함)(355간편가입)

질병입원수술비(당일입원제외)(355간편가입)

144대질병수술비(355간편가입)

질병수술비(1~8종)(355간편가입)

-
가입후  

1년 미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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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보험에는 보험금 지급 한도가 설정된 담보가 있습니다.

● 보장한도 적용담보

 보장한도

담 보 명 보장한도

후유
장해

일반상해후유장해(80%이상)(355간편가입)

질병후유장해(80%이상)(355간편가입)

갱신형 질병후유장해(80%이상)(355간편가입)

최초1회한

의무
가입

보험료납입면제대상(355간편가입)※5종에 한하여 가입가능함 최초1회한

암

암진단비(유사암제외)(355간편가입)

5대고액치료비암진단비(355간편가입)

중증갑상선암진단비(355간편가입) 

갱신형 암진단비(유사암제외)(355간편가입)

암진단비(유사암제외)(체증형)(355간편가입)

보험료납입지원(유사암진단)(연만기)(355간편가입)※5종에 한하여 가입가능함

최초1회한

유사암진단비(355간편가입)

유사암진단비(체증형)(355간편가입)

전이암진단비(355간편가입)

 - 림프절전이암진단비(355간편가입) 

 - 특정전이암진단비(355간편가입) 

각각 최초1회한

항암방사선·약물치료비(최초1회한)(355간편가입)
암, 기타피부암,  

갑상선암 :  
각각 최초1회한

항암방사선·약물치료비(연간1회한)(355간편가입)
암, 기타피부암,  

갑상선암 :  
각각 연간1회한

갱신형 표적항암약물허가치료비(최초1회한)(355간편가입)

갱신형 특정면역항암약물허가치료비(최초1회한)(355간편가입)

갱신형 특정항암호르몬약물허가치료비(기타피부암/갑상선암제외)(최초1회한)
(355간편가입)

갱신형 갑상선암수술후호르몬약물허가치료비(최초1회한)(355간편가입)

갱신형 항암방사선(세기조절)치료비(최초1회한)(355간편가입)

갱신형 항암방사선(양성자)치료비(최초1회한)(355간편가입)

갱신형 다빈치로봇암수술비(특정암제외)(최초1회한)(355간편가입)

갱신형 다빈치로봇암수술비(특정암)(최초1회한)(355간편가입)

최초1회한

구 분
최초계약과 
부활계약의  
면책기간

보험금 감액기간  
및 감액지급

보험금  
감액기간

50%  
감액지급

기 
타 
진 
단 
치 
료

양성뇌종양진단비Ⅱ(355간편가입)

통풍진단비(355간편가입)

대상포진진단비(355간편가입)

-
가입후  

1년 미만
○

요로결석진단비(최초1회한)(355간편가입) 1년 면책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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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 보 명 보장한도

암

갱신형 표적항암약물허가치료비(연간1회한)(355간편가입)

갱신형 특정면역항암약물허가치료비(연간1회한)(355간편가입)

암, 기타피부암,  
갑상선암 :  

각각 연간1회한

갱신형 특정항암호르몬약물허가치료비 
(기타피부암/갑상선암제외)(연간1회한)(355간편가입)

연간1회한

암직접치료입원일당(요양병원제외, 1일이상180일한도)(355간편가입) 1일이상 180일한도

암요양병원입원일당(1일이상90일한도)(355간편가입) 1일이상 90일한도

뇌 
/ 
심 
장

뇌출혈진단비(355간편가입)

뇌졸중진단비(355간편가입)

뇌혈관질환진단비(355간편가입)

특정뇌혈관질환진단비(355간편가입)

급성심근경색증진단비(355간편가입)

허혈성심장질환진단비(355간편가입)

특정허혈성심장질환진단비(355간편가입)

특정순환계질환진단비(1~5종)(당뇨병및이상지질혈증포함)(355간편가입)

특정순환계질환진단비(2~5종)(355간편가입)

특정순환계질환진단비(3~5종)(355간편가입)

특정순환계질환진단비(4~5종)(355간편가입)

특정순환계질환진단비(5종)(355간편가입)

심혈관특정질환Ⅰ진단비(355간편가입)

심혈관특정질환Ⅰ(기타심장부정맥제외)진단비(355간편가입)

심근병증진단비(355간편가입)

주요심장염증질환진단비(355간편가입)

뇌경색증혈전용해치료비(최초1회한)(355간편가입)

뇌졸중혈전용해치료비(최초1회한)(355간편가입)

급성심근경색증혈전용해치료비(최초1회한)(355간편가입)

특정허혈성심장질환혈전용해치료비(최초1회한)(355간편가입)

최초1회한

급성심근경색증혈전용해치료비(연간1회한)(355간편가입)

특정허혈성심장질환혈전용해치료비(연간1회한)(355간편가입)

뇌경색증혈전용해치료비(연간1회한)(355간편가입)

뇌졸중혈전용해치료비(연간1회한)(355간편가입)

연간1회한

기타
진단
치료

양성뇌종양진단비Ⅱ(355간편가입)

통풍진단비(355간편가입)

대상포진진단비(355간편가입)

요로결석진단비(최초1회한)(355간편가입)

최초1회한

입원
일당

일반상해입원일당(1일이상180일한도)(355간편가입)

일반상해중환자실입원일당(1일이상180일한도)(355간편가입)

일반상해상급종합병원입원일당(1일이상180일한도)(355간편가입)

질병입원일당(1일이상180일한도)(355간편가입)

질병중환자실입원일당(1일이상180일한도)(355간편가입)

질병상급종합병원입원일당(1일이상180일한도)(355간편가입)

1일이상 180일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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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 보 명 보장한도

산 
정
특 
례

갱신형 중증화상산정특례대상(최초1회한)(355간편가입)

갱신형 중증질환(뇌혈관)산정특례대상(최초1회한)(355간편가입)

갱신형 중증질환(심장)산정특례대상(최초1회한)(355간편가입)

최초1회한

갱신형 중증질환자(암)산정특례대상(최초1회한)(355간편가입)

 -  갱신형 중증질환자 암(유사암및13대특정암제외)산정특례대상(최초1회한) 
(355간편가입)

 -  갱신형 중증질환자 10대특정암산정특례대상(최초1회한)(355간편가입)

 -  갱신형 중증질환자 3대특정암(생식기및소액암)산정특례대상(최초1회한) 
(355간편가입)

 -  갱신형 중증질환자 유사암및양성신생물산정특례대상(최초1회한) 
(355간편가입)

각각 최초1회한

갱신형 중증외상산정특례대상(연간1회한)(355간편가입)

갱신형 중증질환(뇌혈관)산정특례대상(연간1회한)(355간편가입)

갱신형 중증질환(심장)산정특례대상(연간1회한)(355간편가입)

연간1회한

간 
병 
인 
/ 
간 
호 
· 

간 
병 
통
합 
서 
비 
스 
사 
용 
일 
당

간병인사용 일반상해입원일당(1일이상180일한도)(요양병원제외)(355간편가입)

간병인사용 일반상해입원일당(1일이상180일한도)(요양병원)(355간편가입)

간호·간병통합서비스사용 일반상해입원일당(1일이상180일한도)(요양병원제외)
(355간편가입)

간호·간병통합서비스사용 일반상해입원일당(1일이상180일한도)(종합병원) 
(355간편가입)

간호·간병통합서비스사용 일반상해입원일당(1일이상180일한도)(상급종합병원)
(355간편가입)

간병인사용질병입원일당(1일이상180일한도)(요양병원제외)(355간편가입)

간병인사용 질병입원일당(1일이상180일한도)(요양병원)(355간편가입)

간호·간병통합서비스사용 질병입원일당(1일이상180일한도)(요양병원제외) 
(355간편가입)

간호·간병통합서비스사용 질병입원일당(1일이상180일한도)(종합병원) 
(355간편가입)

간호·간병통합서비스사용 질병입원일당(1일이상180일한도)(상급종합병원) 
(355간편가입)

1일이상 180일한도

간병인사용 일반상해입원일당(1일이상30일한도)(요양병원제외)(355간편가입)

간병인사용 일반상해입원일당(1일이상30일한도)(요양병원)(355간편가입)

간호·간병통합서비스사용 일반상해입원일당(1일이상30일한도)(요양병원제외)
(355간편가입)

간호·간병통합서비스사용 일반상해입원일당(1일이상30일한도)(종합병원) 
(355간편가입)

간호·간병통합서비스사용 일반상해입원일당(1일이상30일한도)(상급종합병원)
(355간편가입)

간병인사용 질병입원일당(1일이상30일한도)(요양병원제외)(355간편가입)

간병인사용 질병입원일당(1일이상30일한도)(요양병원)(355간편가입)

간호·간병통합서비스사용 질병입원일당(1일이상30일한도)(요양병원제외) 
(355간편가입)

간호·간병통합서비스사용 질병입원일당(1일이상30일한도)(종합병원) 
(355간편가입)

간호·간병통합서비스사용 질병입원일당(1일이상30일한도)(상급종합병원) 
(355간편가입)

1일이상 30일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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갱신 시 보험료 인상 가능성03
이 보험에는 갱신 시 보험료가 변동되는 갱신형 계약입니다.

갱신형 계약은 갱신할 때 마다 연령의 증가, 위험률 변동 등으로  

보험료가 인상될 수 있으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보험료 갱신형

가입 갱신
시점

갱신
시점

보험료

예시① 일반상품 예시② 해약환급금이 없는 상품

계약일 납입기간 중

해약환급금
(해약환급금을 지급하지 않는 상품)

해약환급금
(일반상품)납입한 보험료

계약일 3년

해약환급금

납입한 보험료

➊  해약환급금은 납입한 보험료 보다 적거나 없을 수도 있습니다. 

* 해약환급금 : 납입한 보험료에서 계약체결·유지관리 등에 소요되는 경비 및 경과된 기간의 위험 

보장에 사용된 보험료를 차감하여 지급

➋  납입기간 중 보험계약을 해지할 경우 해약환급금이 없습니다.(해약환급금이 없는 상품)

➌  납입기간 이후 보험계약을 해지할 경우 해약환급금지급상품 해약환급금의 50%를 지급합니다. 

해약환급금에 관한 사항02
보험계약자가 보험계약을 중도에 해지할 경우 

보험회사는 해약환급금을 지급합니다.
해약환급금

적음

해약환급금
0원

납입기간 중 해지시 납입기간 이후 해지시

※  위 그림은 예시이며 가입하는 종에 따라 해약환급금의 형태는 다를 수 있습니다.  

보통약관 제33조(해약환급금)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담 보 명

갱신형 표적항암약물허가치료비(최초1회한)(355간편가입)

갱신형 표적항암약물허가치료비(연간1회한)(355간편가입)

갱신형 특정항암호르몬약물허가치료비(기타피부암/갑상선암제외)(최초1회한)(355간편가입)

갱신형 특정항암호르몬약물허가치료비(기타피부암/갑상선암제외)(연간1회한)(355간편가입)

갱신형 특정면역항암약물허가치료비(최초1회한)(355간편가입)

갱신형 특정면역항암약물허가치료비(연간1회한)(355간편가입)

갱신형 갑상선암수술후호르몬약물허가치료비(최초1회한)(355간편가입)

갱신형 항암방사선(세기조절)치료비(최초1회한)(355간편가입)

갱신형 항암방사선(양성자)치료비(최초1회한)(355간편가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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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가 반드시 알아두어야 할 상품의 주요 특성04

➊  이 보험은 상해 및 질병 보장을 주목적으로  

저축이나 연금수령을 목적으로 가입하시기에 적합하지 않습니다.

➋  만기 또는 중도해지 시 납입한 보험료보다 환급금이 적을 수 있습니다.

 보장성보험
보장성보험

사망·상해· 
질병 등

➊  이 보험은 질병을 앓고 있거나 과거 병력이 있는 소비자가 간단한 심사절차를  

통해 가입할 수 있는 상품입니다.

➋  일반보험 상품보다 보험료가 비싸므로 건강한 일반인이 가입하는 경우 불리할 수 있습니다.

 유병력자보험

유병자보험
질병
있어도

일반인 가입시 불리

담 보 명

갱신형 다빈치로봇암수술비(특정암제외)(최초1회한)(355간편가입)

갱신형 다빈치로봇암수술비(특정암)(최초1회한)(355간편가입)

갱신형 중증질환자(암)산정특례대상(최초1회한)(355간편가입)

갱신형 중증질환(뇌혈관)산정특례대상(최초1회한)(355간편가입)

갱신형 중증질환(뇌혈관)산정특례대상(연간1회한)(355간편가입)

갱신형 중증질환(심장)산정특례대상(최초1회한)(355간편가입)

갱신형 중증질환(심장)산정특례대상(연간1회한)(355간편가입)

갱신형 중증화상산정특례대상(최초1회한)(355간편가입)

갱신형 중증외상산정특례대상(연간1회한)(355간편가입)

갱신형 암진단비(유사암제외)(355간편가입)

갱신형 질병후유장해(80%이상)(355간편가입)

갱신형 질병후유장해(80%미만)(355간편가입)

이 보험은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해약환급금(또는 만기 시 보험금)에  

기타지급금을 합한 금액이 1인당 “5천만원까지”(본 보험회사의 여타  

보호상품과 합산) 보호됩니다. 

이와 별도로 본 보험회사 보호상품의 사고보험금을 합산한 금액이  

1인당 “5천만원까지” 보호됩니다.

 예금자보호제도에 관한 사항
예금자보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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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보험계약의 일반사항

청약을 철회할 수 있는 권리 보통약관 | 제18조01
보험계약자는 보험증권을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보험계약의 청약을 철회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회사는 3영업일 이내에 납입한 보험료를 돌려드립니다.

청약일 보험증권을 받은 날 보험증권을 받은 날+15일

청약철회 기간

:청약철회가 불가한 경우

➊ 청약일부터 30일(만65세 이상 보험계약자&전화로 체결한 계약의 경우 45일)을 초과한 경우

➋  회사가 건강상태 진단을 지원하는 계약, 보험기간이 90일 이내인 계약 또는 전문금융소비자가 

체결한 계약

보험계약을 취소할 수 있는 권리 보통약관 | 제19조02
보험계약자는 다음에서 계약이 성립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계약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➊ 보험계약을 청약할 때 보험약관 및 보험계약자 보관용 청약서를 전달받지 못한 경우

➋ 보험약관의 중요내용을 설명 받지 못한 경우

➌ 보험계약자가 청약서에 자필서명을 하지 않은 경우

<계약 취소 시 지급하는 금액>

계약이 성립한 날 계약이 성립한 날+3개월

계약취소 기간

이자납입한 보험료

➊  타인의 사망을 보험금 지급사유로 하는 보험계약에서 피보험자의 서면 동의를 얻지 않은 경우

➋  만 15세 미만자, 심신상실자 또는 심신박약자의 사망을 보험금 지급사유(피보험자 지정)로 한 경우

➌  보험계약 체결 시 계약에서 정한 피보험자의 나이에 미달되었거나 초과되었을 경우

보험계약의 무효 보통약관 | 제20조03
보험회사는 다음의 경우 보험계약을 무효로 하며, 이미 납입한 보험료를 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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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리연동형 보험

보험계약前 알릴의무 및 위반시효과 보통약관 | 제13조, 제15조04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는 보험계약을 청약할 때 청약서의 질문사항(중요사항)에 대하여 사실대로 알려야 합니다. 

➊  청약서의 질문사항에 대하여 보험설계사에게만 구두로 알렸을경우 보험계약前 알릴의무를 

이행한 것으로 볼 수 없습니다.

➋  전화 등 통신수단을 통한 보험계약의 경우 보험회사 상담원의 질문이 청약서의 질문사항을 

대신하므로 상담원의 질문에 사실대로 답변하여야 합니다.

A씨는 고지혈증, 당뇨병으로 90일간 투약처방 받은 사실을 보험설계사에게만 알려주고, 청약서

에 기재하지 않은 채 ◦◦질병보험에 가입하였으며, 가입 이후 1년간 당뇨병으로 통원치료를 받

아 보험금을 청구

  보험회사는 보험계약이 해지됨과 동시에 보험금 지급이 어려움을 안내

민원 사례

[대법원 2007.6.28.선과 2006다59837]
일반적으로 보험설계사는 독자적으로 보험회사를 대리하여 보험계약을 체결할 권한이나  

고지의무를 수령할 권한이 없음

법률 지식

청약서 질문표에는  
다르게 기재하셨내요.

보험설계사에게 
이야기 했다구요!!

계약 해지 가능
(회사)

보장 제한 가능
(회사)

고의 또는 중과실로

사실과 다르게 알린 경우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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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계약자 등은 피보험자의 직업·직무변경 등이 발생한 경우 지체없이 보험회사에 알려야 하며,  

이를 위반하는 경우 보험금 지급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보험회사는 피보험자의 직업·직무 변경 등으로

➊ 위험이 감소한 경우 보험료를 감액하고 정산금액을 환급하여 드리며,

➋위험이 증가한 경우 보험료가 증액되고 정산금액의 추가 납입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보험료 납입이 연체 중인 경우 보험회사는 납입을 독촉하는 안내를 하며,  

납입최고(독촉) 기간 내에 보험료를 납입하지 않으면 보험계약이 해지됩니다.

*납입최고(독촉)기간:14일 이상(보험기간 1년 미만인 경우 7일 이상)

납입연체

보험료 납입이 연체 중인 경우

보험계약後 알릴 의무 및 위반시효과 보통약관 | 제14조, 제15조05

보험료 납입연체 및 보험계약의 해지 보통약관 | 제27조06

[9.15] [11.30]

계약일

[12.1]

계약해지납기기일
납입최고(독촉)

기간 종료일

납입최고(독촉) 기간

납입독촉(독촉) 기간 내에  

보험료를 내지 않으면  

보험계약이 해지됩니다.

위험감소

회사에 알리지 않은 경우

보험료 증액,  

정산금액 추가납입

보험료 감액,  

정산금액 환급

위험이 증가한 만큼

보험금 과소 지급 가능

회사에 알린 경우

위험증가
직업·직무 변경

운전목적 변경

운전여부 변경

이륜차등 사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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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료 납입연체로 보험계약이 해지되었으나 해약환급금을 받지 않은 경우  

해지된 날부터 3년 이내에 보험계약의 부활(효력회복)을 청약할 수 있습니다.

보험회사는 피보험자의 건강상태, 직업 등에 따라 승낙여부를 결정하며,  

부활(효력회복)을 거절하거나 보장의 일부를 제한할 수 있습니다.

해지된 보험계약의 부활(효력회복) 보통약관 | 제28조07

보험계약자는 보험계약의 해약환급금 범위 내에서 보험계약대출을 받을 수 있습니다.

보험계약대출 보통약관 | 제34조08

➊ 상환하지 않은 보험계약대출금 및 이자는 해약환급금 또는 보험금에서 차감될 수 있습니다.

➋ 순수보장성보험 등 보험상품 종류에 따라 보험계약대출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➌ 보험계약자는 대출신청 전에 보험계약대출이율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환급금 내역서

해약환급금
공제금액

실수령액
원금 이자 계

1,000만원 500만원 5만원 505만원 495만원

보험료 미납으로 인한  

계약의 해지

건강상태, 직업 등  

심사

해지 후 3년이내  

부활 청약

승낙 or 거절 또는  

일부 보장제한

어이쿠, 

보험료를 내는 것을  

잊어버리고 있었네!

해지된 보험계약을  

살려야겠어

회사 절차에 따라  

심사하겠습니다.

해지된 계약이  

부활되었습니다.

해약환급금 미수령

OK

495만원1000만원 500만원 5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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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금은 청구서류 접수일부터 3영업일 이내에 지급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단, 보험금 지급사유의 조사·확인이 필요한 경우 10영업일이 소요될 수 있습니다.)

보험금청구절차 및 서류 보통약관 | 제7조, 제8조09

보험금 청구서류

구분 진단서 입퇴원확인서 수술 확인서 통원 확인서 진단사실 확인서류 공통

사망
●

(사망진단서)

청구서
신분증

장해
●

(장해진단서)

진단 ●
●

(검사결과지 등)

입원 △ ●

수술 △ ●

실손 △
●

(입원시)
●

(수술시)
●

(통원시)

주) 보험사고의 종류, 내용 등에 따라 진료비 세부내역서 등 추가서류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소액 보험금 청구시 진단서 제출이 면제되는 등 청구서류가 간소화되는 경우도 있으니,  

보험금청구 전에 보험회사에 제출서류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청구 접수일부터 지급일까지 3일 이내 
(조사 등이 필요한 경우 최대 10일)

보험금 청구문의
(서류안내)

보험금 지급
(심사결과안내)

보험금청구
(서류접수)

보험금 지급심사
(필요하면 손해사정  

또는 조사)



752 753

 memo 



754

 memo 



754





(무)NH헤아림355건강ü험2404

(5~6종) 약관
5종(해약환¯®미지¯형Ⅱ(납입중0%,납입후50%), 납입면제형)

6종(해약환¯®미지¯형Ⅱ(납입중0%,납입후50%), 납입면제미부가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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¼인신용정ü 제공·÷용에 대한 고½권리 안내문 
  

1. ®융Ý비스의 ÷용 ¼위 

   ¬. ì½의 ¼인신용정ü는 ®융거래의 설정·çÉí부 판단 »É 및 
ì½÷ 동의한 »É만으ü ÷용½니ö. 

   .̧ ì½은 ÇÆ장·인ñ넷 등 ö양한 Ì널을 통õ ®융거래를 체결
Ý거  ̧ ®융Ý비스를 제공¿는 ü정ÕÝ 1) ®융Þì¬ 본인의 
¼인신용정ü(÷Ý 8본인정ü9)를 제휴·부¬Ý비스 등을 위õ 제휴
Þì 등Õ 제공Ý는 것 및 2) 당õ ®융Þì¬ ®융상품 Í¼ 
및 íý권ç(÷Ý 8ù케팅9) »É으ü ÷용Ý는 것Õ 대õ 동의를 
ÝÉ Ï는 경우Õ÷ ®융거래를 체결Ý거  ̧ ®융Ý비스를 ÷용
Ýä Ú 있÷니ö. ö만, ÷ÿ한 동의를 ÝÉ Ï으신 경우Õ는 
제휴·부¬Ý비스 및 신상품·Ý비스 등을 제공¿É 못할 Ú÷ 있
÷니ö.

 2.<신용정ü의 ÷용 및 ü호에 관한 ½률=상의 고½ 권리 

  ¬. 본인정ü의 제3× 제공ìä 통ü Öí 
      ì½은<신용정ü의 ÷용 및 üþÕ 관한 ½률=제35øÕ 따ÿ 

®융Þì¬ 본인정ü를 전î은Þ연þÞ, 손õü험협Þ, 신용øÞ
Þì, Ð ®융Þì 등 제3×Õ게 제공한 경우 제공한 본인정ü
의 üÖ 내용 등을 알¼ü÷ý ®융ÞìÕ Öí할 Ú 있÷니ö. 

     - 신청방½  
        o Ý  면 : 본ì(Ý울Þ Ý대문í 충정ü 60) 또는  ÇÆØ  
        o 전  Ö : 1644-9000 
  .̧ ®융거래 거절 근거 신용정ü ìÉ Öí 
     ì½은<신용정ü의 ÷용 및 üþÕ 관한 ½률=제36øÕ 따ÿ 

®융Þì¬ 전î은Þ연þÞ, 신용øÞÞì 등으ü부ñ 제공¿은 
연체정ü 등Õ 근거Ýí ®융거래를 거절·중ÉÝ는 경우Õ는 ý 
거절·중É의 근거¬ 된 신용정ü, 동 정ü를 제공한 기관의 명칭·
üÍ·연ĀÜ 등을 ìÉõ 줄 것을 ®융ÞìÕ Öí할 Ú 있÷니ö.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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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ö. 본인정ü의 제3× 제공 및 ù케팅 »É의 전Ö 등의 중단 Öí 
      ì½은<신용정ü의 ÷용 및 üþÕ 관한 ½률=제37øÕ 따ÿ 

¬É 신청 Þ 동의를 한 경우Õ÷ 본인정ü를 제3×Õ게 제공Ý
는 것 및 당õ ®융Þì¬ ù케팅 »É으ü 본인Õ게 연ĀÝ는 
것을 전체 또는 ìÍ별ü 중단 Þ킬 Ú 있÷니ö.(ö만, ì½의 
신용÷ 등을 평¬Ý기 위õ 전î은Þ연þÞ 또는 신용øÞÞì 
등Õ 제공Ý는 것Õ 대õÝ는 중단Þ킬 Ú Ç÷니ö.) 

     - 신청방½  
        o Ý  면 : 본ì(Ý울Þ Ý대문í 충정ü 60) 또는  ÇÆØ  
        o 전  Ö : 1644-9000 
        o 인ñ넷 : http://www.nhfire.co.kr 
     - 신청× 제한 : 신규 거래ì½은 계þ 체결ÿü부ñ 3¼월간은 

신청할 Ú Ç÷니ö.  
  ÿ. 본인정ü의 열¿ 및 정정 Öí 
      ì½은<신용정ü의 ÷용 및 üþÕ 관한 ½률=제38øÕ 따ÿ 

®융Þì¬ üç한 본인정üÕ 대õ 열¿ 청í¬ ¬·Ý며, 본인
정ü¬ ìäü ö른 경우Õ는 ÷의 정정 및 í제를 Öí할 Ú 
있으며, ý Ü½결üÕ ÷의¬ 있는 경우Õ는 ®융위원ÞÕ Þ정을 
Ö청할 Ú 있÷니ö.

     - 신청방½  
        o Ý  면 : 본ì(Ý울Þ Ý대문í 충정ü 60) 또는  ÇÆØ  
        o 전  Ö : 1644-9000 
        o 인ñ넷 : http://www.nhfire.co.kr 
     ※<¼인정üüþ½=제37øÕ 따ÿ 정üü체는 ¼인정üÜ½×Õ 

대Ýí ×신의 ¼인정ü Ü½정É를 Öí할 Ú 있으며, ÷ 경우 
¼인정üÜ½×는 û별한 ìç¬ Ç는 한 10ÿ ÷내Õ ¼인정ü 
Ü½의 전부 또는 ÿ부를 정ÉÝíý þ니ö. 

  ù. 본인정ü의 무료 열¿ Öí 
      ì½은<신용정ü의 ÷용 및 üþÕ 관한 ½률=제39øÕ 따ÿ 

본인정ü를 신용øÞÞì를 통Ýí 연간 ÿ정 ¼위 내ÕÝ 무료
ü 열¿할 Ú 있÷니ö. ×세한 ì항은  신용øÞÞìÕ 문의
ÝÞ기 ¼À니ö.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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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연ĀÜ 
      o 한î신용정ü(ü)    ☎ 02-2122-4000 인ñ넷 www.nice.co.kr
       o Ý울신용평¬정ü(ü) ☎ 1577-1006    인ñ넷 www.sci.co.kr
       o ß½Å크À딧뷰ü(ü) ☎ 02-708-1000  인ñ넷 www.kcb4u.com
 
  ¼. 본인정ü의 í제 Öí
      ì½은<신용정ü½=제38ø의3Õ 따ÿ ü험거래종료 후 5년 경

ü한 경우 본인정ü를 í제Öí Ýä Ú 있÷니ö.
    * ü험거래종료ÿ은 1) ü험계þ 만기, õÉ, 취Í, 철Þÿ 또는 

Í멸ÿ 및 2) ü험® 청í권 Í멸Þ효 완성ÿ, Ì권·Ì무관계 Í멸ÿ 
중 ¬장 ¸중Õ ÷래한 ìç를 기준으ü 판단þ니ö.

    * ö만, 만기 등 ìçÀ생ÿ ÷후ÿ÷ 만기환¯® 또는 õþ환¯® 
등을 ÚÁÝÉ ÏÝ거  ̧ 상환할 ®æ÷ ¸Å 있는 경우, ü험® 
É¯÷ 진Þ중÷거  ̧ Úì·Í송÷ 진Þ중인 경우 거래종료Õ õ
당ÝÉ Ï÷니ö.

      - 신청방½
      ㆍ전Ö : 1644-9000
   ※ NH농협손õü험의 ì의 또는 üä 등 귀Íìçü 인한 ¼인정ü 

ç출ü ì½úÕ게 À생한 손õÕ 대õ 관계 ½Á 등Õ 따ÿ ü상 
¿으ä Ú 있÷니ö. 

 3. 위의 권리행사와 관련하í 불편ý을 느끼Þ거  ̧å로¬ 있으신
경우 Å래의 담당× 앞으로 연락하í 주Þ기 바랍니다.

     - 연ĀÜ 
        o 당ì ¼인신용정ü üþö당× 
          : 02-3786-7528 / Ý울Þ Ý대문í 충정ü 60(û근동) 
        o 손õü험협Þ ¼인신용정ü üþö당× 
          : 02-3702-8695 / Ý울Þ 종üí 종ü5길 68(Ú송동) 
        o ®융¼ø원 ¼인신용정ü üþö당× 
          : î번Ç÷ 1332 / Ý울Þ Ç등ÿí í의대ü 38(í의÷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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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 þ관내용 중 û별þ관은 ü험증권Õ 명기된 것Õ 한Ýí É용
þ니ö.

2. 청þÝ상의 üÍ, 성명, 생년월ÿ 등 기재ì항을 본인÷ ÊÙ 정×
Ý게 기재Ý셔ý Ý며, 내용을 충분히 ×인Ý신 후 반üÞ ×필
Ý명Ýíý þ니ö.

3. 건½상Ü  ̧ ÊÆÕ 대Ýí Þì¬ 질문한 ì항Õ 대Ýí 반üÞ 
ìä대ü 상세히 알¼ý þ니ö.

4. 청þÝ를 기재Ý기 전Õ ü험®을 É¯¿을 Ú 있는 경우와 ü험
®을 É¯¿을 Ú Ç는 경우를 ° ×인ÝïÞæ.

5. ü험료를 내ä 때Õ는 반üÞ È희 Þì¬ ÀÞ한 ü험료ÇÚ증을 
¿으Þ길 ¼À니ö.

6. üÍ 또는 연ĀÜ¬ 변경된 경우Õ는 ÊÞ È희 ÞìÕ 알¼üÞ기 
¼À니ö.

 꼭! 알Å두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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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 지  ̄절차 안내

ì½ú께Ý ¬ÉÝ신 계þÕ 대Ýí ü험® 청íìç À생Þ ü험® 청í
Ý류Í내Õ 따ÿ ü험® 청íÝ류를 ÞìÕ ÙÚÝí üÞ면 Å래의 절ì
Õ 따ÿ 신Î히 Ü½Ýí ü½겠÷니ö.

  ☞ ü험® 청í(ììÙÚ)는 당ì Í정양ß의 청íÝ류를 ö운üü ¿
으신 후 Ø성Ý셔Ý ¬까운 NH농협 ÇÆØÕ 제출ÝÞ면 신Î히 Ü
½Ýí ü¾니ö.

  ☞ 홈페÷É 또는 º¼ÿü 청íÝä 경우, 청í®æ 100만원 ÷Ý 건
Õ 한Ýí ÙÚ ¬·þ니ö.

  ☞ 궁®Ý신 ì항은 NH농협손õü험 ì½É원센ñ(1644-9000)ü 문의
ÝÞ기 ¼À니ö.

  ☞ ü험® 청í¬ 완료되면 ü상Ü½ ö당×¬ É정되õ ì½ú께 ö당
×의 성명, 연ĀÜ를 SMSü 전송õ ü¾니ö.

  ☞ ×세한 ü상관련 문의ì항은 ü상Ü½ ö당×Õ게 문의ÝÞ면 ½니ö.

 ü험® É  ̄절ì
01 

STEP ü험® 청í ììÀ생 통ü 및 ü험® 청í를 þ니ö

02 
STEP 청íÝ류 제출Ý기 홈페÷É, º¼ÿö 또는 ¬까운 ÇÆØÕ 

관련Ý류를 제출þ니ö.
03 

STEP
ü상팀 및 

ü상ö당× É정
ü상Ü½ ö당×¬ É정되õ ì½ú께 SMS
ü ö당×의 성명, 연ĀÜ를 SMSü 전송õ 
ü¾니ö

04 
STEP ü상í부 검ñ·øì ü험® É¯í부를 îìþ니ö.

05 
STEP

ü험® 결정 및 
É¯Í내

ü험®÷ 결정되면 피ü험×의 예®통장Õ 
ü험®÷ É®½니ö.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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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ü험® 청í Í멸Þ효
 - ü험® 청í Ý류를 ììÀ생ÿü부ñ 3년 ÷내Õ ÙÚÝÉ Ï으면 

청í권÷ Í멸½니ö.(상½ 제662ø)

 ü험® É¯îì 위Ñ
 - [®융기관의 Æ무위Ñ 등Õ 관한 규정]Õ 의Ý면<®융기관은 인¬ 등

을 ¿은 Æ무를 Ç위ýÕ 있õ 제3×Õ게 Æ무를 위ÑÝ거  ̧ 제3×의 
Æ무를 ÚÑ할 Ú 있ö=ÿì 명ÞÝì 있÷니ö.

 손õì정ì 선È 및 øì
 - ü험® É¯í부 결정을 위õ ìì 현장øì, 병원 방문 øì등÷ 필

Ö한 경우 ü험Æ½Õ 따ÿ 공인된 손õì정½인Õ게 øì Æ무를 위
Ñ할 Ú 있÷니ö.

 - ü험계þ× 등÷ ü험Þì와 협의Ýí 손õì정ì를 선È할 Ú 있÷니ö.
   ※ 손õì정½인 : ü험Æ½Õ 따ÿ 공정한 ü험® É¯îìÕ 대한 

인¬를 ¿은 Æ체

 장õ진단Ý 제출 Þ ç의 ì항
 - 장õ진단Ý 제출의 경우Õ는 ¬·한 3ì 의료기관ÕÝ의 진단을 Ö청 

ü½며, 진단 전Õ ü상 ö당×와 협의 ÝÞ는 것÷ 신Î한 ü험® î
ìÕ ÷움÷ ½니ö.

    ※ 3ì 의료기관 : 500병상 ÷상의 대Þ병원, 종þ병원
 - 장õ상ÜÕ 대Ýí 의료 재îì¬ ÷루õ질 Ú 있으며, ÷ 경우 비용

은 ü험Þì¬ 부öþ니ö.

 의료îì
 - 상õ, 질병ü험 등ÕÝ는 þ관Õ 따른 ü험® É¯í부와 É¯®æ 결

정을 위õ 진단Ý, Þ료관련 기ý 등 제출Ýí ü신 Ý류를 기Íü õ
당 ü별 전문의Õ 의한 의료îì¬ ÞÞ될 Ú 있으며, ÷ 경우 비용은 
ü험Þì¬ 부öþ니ö.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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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손õ/생명 ü험ì간 Þ료비 분ö É¯(비례ü상 É용)
 - 상õ, 질병으ü 인한 의료비 ä비를 ü상Ý는 상품의 경우 ö른 ü험

Þì의 ¬Éí부Õ 따ÿ 비례ü상원ß을 É용Ýí ü험®을 É¯할 
Ú 있÷니ö.

 - Ð ü험ì의 ¬Éì항은 ü험협Þ를 통Ýí ×인 ¬·þ니ö.

 ü험® É¯Í내 및 îì 절ì øÞ 방½
 - ü험®÷ É¯되는 경우 ü험® É¯Í내(Ý면, 전×우편, 휴대전Ö 

문×메ÞÉ)¬ ÷루õ집니ö.
 - ü험® É¯îì 결ü ü험®÷ É¯거절 될 Ú 있으며, ÷때Õ는 부

É  ̄ìç 및 근거를 제Þþ니ö.
 - ü험® É¯÷ É연되는 경우Õ는 þ관ÕÝ 정한 규정Õ 따ÿ ÷×를 

¬산Ýí É¯þ니ö.
 - 농협손õü험üßÞì 홈페÷ÉÕ ÙÎÝÞ면 계þ내용 및 ììÜ½ 

진Þ경ü 및 É¯내î을 ×인Ýä Ú 있으며, ü험® 부É  ̄ 결정 및 
산정내îÕ ÷의ì항÷ 있는 경우 Å래ü 연ĀüÞ면 상öÝí ü¾
니ö.

   ※ 대표전Ö : 1644-9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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ü장내î 청íÝ류

공통
기본 

d ü험®청íÝ
e ¼인(신용)정üÜ½동의Ý
f 신분증 ì본

Ý¬ d 통장ì본(ì전 û등ý 계좌)

ìý 공통 선Ý
d ìý진단Ý(ì체검ÍÝ) 원본
e ìý진단Ý(ì체검ÍÝ) ì본 및 기본증명Ý(ìýìä 

기재)
상õ Ý¬ d 상õÉ증Ý류

É원비 공통 선Ý d 진단명(질병분류ßü)·É원기간÷ ÿý된 Ý류
e 진단Ý

상õ Ý¬ d 상õÉ증Ý류

통원비 공통 선Ý d 진단명(질병분류ßü)·통원ÿ(기간)÷ ÿý된 Ý류
e 진단Ý

상õ Ý¬ d 상õÉ증Ý류

Úà 공통 기본 d 진단명(질병분류ßü)·Úà명·Úàÿ×¬ ÿý된 Ý류
상õ Ý¬ d 상õÉ증Ý류

후ç
장õ

공통

선Ý d 후ç장õ진단Ý
- ÿ반진단Ýü 대체¬ ¬·한 경우 : (ÿ반)진단Ý

Ý¬ 

- ÿ반진단Ý 제출 Þ Ý¬필ÖÝ류
e 만성신부전 : 혈æþÞ(최ÍþÞÿ, 환×상Ü 기재)
f ìÉ절단(절단부위 명Þ) : X-RAY결üÉ
g 인공관절Þ환à(Þ환ÿ×, 부위 명Þ) : Úà기ýÉ
h 비장·신장·ÍíÉ출(É출ÿ×, 부위 명Þ) : 

Úà기ýÉ
i 장기전절제(절제ÿ×, 부위 명Þ) : Úà기ýÉ

상õ Ý¬ d 상õÉ증Ý류

보험® 청구서류 안내

 상õ 및 질병 관련 청íÝ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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ü장내î 청íÝ류

골절 선Ý
d 진단명(질병분류ßü)·진단ÿ×¬ ÿý된 Ý류
e 통원×인Ý·É·퇴원×인Ý + X-RAY결üÉ
f 진단Ý

Þ료 선Ý d 진단명(질병분류ßü)·É원기간÷ ÿý된 Ý류
e 진단Ý

Ý¬ d 상õÉ증Ý류*

진단

공통 기본 d 진단Ý(진단명, 질병분류ßü ÿý)

Ø 기본 
d øÊ검ì결üÉ
 - ½혈병 : 골Ú검ìÉ 및 혈æ검ì 결üÉ
 - 뇌/폐/췌장Ø : 방ì선 판ø결üÉ(øÊ검ì 못할 경우)
 - 간 : 방ì선 판ø결üÉ 및 혈æ검ì 결üÉ

뇌졸중 기본 d CT, MRI 등 방ì선 판ø 결üÉ
î근경É 기본 d 종 검ì결üÉ(관상동þøÇà결üÉ, î전÷결üÉ, 

근효Í결ü검ìÉ 등)

ÜÅ
É원 기본 d 출생증명Ý(또는 ¬ù관계증명Ý)

e É·퇴원×인Ý(또는 진단Ý)
ç산 기본 d 진단Ý
ì산 선Ý d ì산증명Ý

e 진단Ý

ä손
의료

É원
기본 d 진료비계산ÇÚ증 및 진료비세부내îÝ
선Ý d 진단명(질병분류ßü)·É원기간÷ ÿý된 Ý류

e 진단Ý

통원
기본 d 진료비계산ÇÚ증 및 진료비세부내îÝ
선Ý d 진단명(질병분류ßü)·통원ÿ(기간)÷ ÿý된 Ý류

e 진단Ý
※ 상õ É증Ý류 예Þ 
   d 교통ìì : 공공기관, 손õü험ì, 공제øþ ìììä×인Ý
   e 산Æ재õ : 산Æ재õÜ½내îÝ 또는 ü험¯íÉ¯×인Ý
   f 군인재õìì : 공무상병인증Ý
   g 의료ìì 등 ½원분쟁 : ½원판결문
   h 기Ð 상õìì : 공공기관 ìììä×인Ý
   i ×인Ý류 À¯불¬ 상õìì : Í진ìú 등 증명Ý류, ü험® 청íÝ상 상õìì내용 

기재
   j ×살 : 경찰Ý ÀÞ 변ììä×인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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ü장내î 청íÝ류

공통 Ý¬ d 통장ì본(ì전 û등ý 계좌)
e ¬ù관계 ×인Ý류

É원비/통원비 기본
d ×동ìü험 ü험®É¯결의Ý
e 진단명·É원기간÷ ÿý된 Ý류
f 진단Ý

ìý 선Ý
d ìý진단Ý(ì체검ÍÝ) 원본
e ìý진단Ý(ì체검ÍÝ) ì본 및 

기본증명Ý(ìýìä 기재)

후ç장õ

선Ý d 후ç장õ진단Ý
- ÿ반진단Ýü 대체¬ ¬·한 경우 : (ÿ반)진단Ý 

Ý¬ 

- ÿ반진단Ý 제출 Þ Ý¬필ÖÝ류
e 만성신부전 
   : 혈æþÞ(최ÍþÞÿ, 환×상Ü 기재)
f ìÉ절단(절단부위 명Þ) : X-RAY결üÉ
g 인공관절Þ환à(Þ환ÿ×, 부위 명Þ) 
   : Úà기ýÉ
h 비장·신장·ÍíÉ출(É출ÿ×, 부위 명Þ) 
   : Úà기ýÉ
i 장기전절제(절제ÿ×, 부위 명Þ) 
   : Úà기ýÉ

×동ììì부상Þ료비 기본

d ìì증명Ý 
1. ×동ìü험ÕÝ ü상¿은 경우 : õ당 

×동ìü험의 ü상Ü½×인Ý
2. ×동ìü험ÕÝ ü상¿É 못한 경우
  (1) 경찰ÝÕÝ ÀÞ한 교통ìì ìä×인원
  (2) 상õ등¯을 판단할 Ú 있는 Ý류(진단Ý 등)

 운전× 관련 청íÝ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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ü장내î 청íÝ류

면허정É위ü® 기본
d 면허취Í×인원(교è ÷Ú 후)
e 운전경½ 증명Ý

면허취Í위ü® Ý¬ d 면허정É Þ정Ü분 ×인Ý

벌® 기본
d 벌®ÇÚ증
e ½원 판결문 또는 þß명Á문

교통ììÜ½É원® 기본

d 피õ×진단Ý
e 경찰ÝÕ 제출된 형ìþ의Ý(þ의®æ 명Þ)
f 공Í장
g 공ÑÝ 및 피õ× 공Ñ® 출® ×인Ý

(ûþ의 Þ)

h 형ìþ의®÷ É®된 내î

변þì선È비용 기본
d 판결문, íÎÇ장(재Í·출Í증명Ý)
e 공Í장
f 변þì¬ ÀÞ한 세® 계산Ý

※ 상기 청íÝ류는 ÿ반É인 ü험® 청í Þ 필Ö한 Ý류를 기재한 것으
üÝ ü험Úø×¬ öÚ÷거  ̧ û성년× 또는 대½청í, 단체ü험 등의 
경우Õ는 Ý¬Ý류¬ 필Ö할 Ú 있으므ü, ü험ìÕ í체É인 필ÖÝ류
를 문의Ýí üÞ기 ¼À니ö. 

※ 기Ð ü장내î(재¼, 비용 등)의 경우 상기 Ý류 외 별÷의 Ý류¬ 필Ö할 
Ú 있음으ü ü험ìÕ í체É인 필ÖÝ류를 문의Ýí üÞ기 ¼À니ö.

   - 대표전Ö : 1644-9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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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협손해보험 보험가입자를 위한 안내

귀Ý께Ý는 우½ 농협손õü험üßÞì와 ü험계þ을 체결Ý셨÷니ö.
현대ìÞ를 살Å¬면Ý À생할 Ú÷ 있는 종 위험Õ 대비Ýì, û래의 풍Ö
ü운 삶을 준비Ý는ó 반üÞ 필Ö한 경제제÷인 손õü험Õ ¬ÉÝ신 것을 
È희 Þì ÈÊ원 º두¬ 깊÷ ¼ìü¾니ö.
 

÷ ü험 Í내Ý는 귀Ý께Ý ü험Õ 대한 þ½É인 선Ý을 ÝÞ는ó ÷움
을 ü½ì× 장기손õü험(연®ÈÞ손õü험 ÿý) 상품을 ¬ÉÝÞ기 
전Õ ° 알Å두셔ý 할 ì항Õ 대Ýí 설명Ýì 있÷니ö.
õ당ì항Õ 대õ 궁®한 Ø÷ 있으신 경우, 본ì ì½센ñ(Tel : 1644-9000)

 ̧ 인ñ넷 홈페÷É(http://www.nhfire.co.kr)를 통õ 문의ÝÞ면 상세히 
Í내Ýí ü½겠÷니ö.

¬. 장기손õü험의 원½ 및 û성
.̧ 장기손õü험상품의 ç형

ö. 장기손õü험상품의 선Ý방½
ÿ. 장기손õü험 ¬É Þ ç의ì항
ù. 장기손õü험¬É× üþ제÷

가. 장기손해보험의 원리 및 특성

 장기손õü험계þ은 당ì× ÿ방÷ þ정한 ü험료를 ¹ÉÝì, 상대방÷ 
재산 또는 생명÷  ̧신체 등Õ 관Ýí 불×정한 ìì¬ 생길 경우Õ À생
한 손õ를 þ관ÕÝ 정한 ¼Õ 따ÿ ü상(ü험®)¿게 되는 경제É 준비
제÷É니ö.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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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기손õü험은 ö음ü 같은 û성을 ¬Éì 있÷니ö.
§ 장기손õü험은 ü험계þ×¬ ¹É한 ü험료 중ÕÝ É¾ü험료 부분을 

Þì¬ ü험기간 동Í Í정의 É¾÷율ü 운용Ýí ü험기간÷ 만료
되는 ÞØÕÝ ü험계þ×Õ게 만기환¯®으ü É¯Ý는 ÈÞ기·ü 
ü험기간 동Í의 위험을 ü장¿을 Ú 있는 ü장기·을 ¼비Ýì 있는 
ü험상품É니ö.

 ö만, 순Úü장성 ü험의 경우Õ는 만기환¯®÷ Ç는 대신Õ ü험료¬ 
È렴þ니ö.

 ̈ü험계þ은 ü험계þ×¬ 청þ을 Ýì ü험Þì¬ 승¹을 Ý면 성¾þ
니ö. ü험계þ×¬ 청þ을 Ýì ü험료를 ¹부Ý신 후 30ÿ ÷내Õ 
ü험Þì의 거절의 통É¬ Ç으면 ü험계þ÷ 승¹된 것으ü 봅니ö.

© 장기손õü험의 ü험료 ¹É은 연¹을 원ß으ü Ý되 ü험계þ×의 선
ÝÕ 따ÿ 월¹, 3월¹, 6월¹, ÿÞ¹ 등으ü 할 Ú 있÷니ö. 만기 
Þ É¯Ý는 만기환¯®의 재원으ü 인Ýí ü험료 규º¬ 크ì, ü험
기간÷ 장기인 Ø을 ¼ÍÝí ¹Éü기를 ö양Ý게 선Ý할 Ú 있÷ý 
Ýì 있÷니ö.

ª ü험계þ×¬ ì정Õ 의Ýí 제2Þ ÷후의 ü험료를 ¹É기ÿ까É ¹
ÉÝÉ 못Ýí ü험료 ¹É÷ 연체 중인 경우Õ Þì는 14ÿ ÷상의 
기간을 ¹É최ì(øÎ)기간으ü 정Ýí ü험계þ×Õ게 ¹É최ì(øÎ)
기간 내Õ 연체ü험료를 ¹ÉÝíý 한ö는 내용 등을 알¼ü½며, ÷ 
¹É최ì(øÎ)기간 ÍÕ ü험료¬ ¹É되É Ï을 경우 ¹É최ì(øÎ)
기간÷ 끝¸는 날의 ö음날 ü험계þ은 õÉ½니ö.

 단, ¹É최ì(øÎ)기간 ÍÕ À생한 ìì는 ü상을 ¿을 Ú 있÷니ö.
« ü험계þ÷ ü험료¹É É연 등으ü õÉ되É으 ,̧ õþ환¯®을 ¿É 

Å니한 경우 ü험계þ×는 õÉ된 날부ñ 3년 ÷내Õ Þì¬ 정한 절
ìÕ 따ÿ 계þ의 부활(효½Þý)을 청þ할 Ú 있으며, Þì¬ 승¹한 
때Õ는 부활을 청þ한 날까É의 연체ü험료와 Þì¬ 정Ý는 ÷율ü 
계산한 ®æ을 더Ýí ¹ÉÝÞ면 ü험계þ÷ 부활(효½Þý)½니ö.

¬ ü험계þ×는 õ당 계þ의 õþ환¯® ¼위 내ÕÝ ÞìÕÝ 정한 방
½Õ 따ÿ ü험계þ대출을 ¿으ä Ú 있÷니ö. ü험계þ대출은 별÷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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öü¬ 필Ö Ç으며, 대출을 ¿은 ü험계þ×는 Þì¬ 정한 ü험계þ
대출÷율Õ õ당Ý는 ÷×를 부öÝ셔ý þ니ö. ü험계þ×는 ü험계þ
대출®ü ý ÷×를 언제든É 상환할 Ú 있으며 û상환Þ Þì는 ü험® 
또는 õþ환¯® É  ̄Þ 제É¯®ü 상계할 Ú 있÷니ö.

 ö만, 순Úü장성ü험 등 ü험상품의 종류Õ 따ÿ ü험계þ대출÷ 제
한될 Ú 있÷니ö.

 장기ü험계þ의 관련×는 ü험계þ×, 피ü험×, ü험Úø×, ü험Þì
ü í성½니ö.
  ü험계þ×는 ü험계þ을 체결Ýì ü험료 ¹É의무를 É는 ×É니ö.
  피ü험×는 ü험ìì À생의 대상÷ 되는 × 또는 ü험® 청í권을 

¬É는 ×É니ö
  ü험Úø×는 ü험ìì À생 Þ ü험® 청í권을 ¬진 ×É니ö.
  ü험Þì는 ü험® É¯의무를 É는 Þì를 말þ니ö.

나. 장기손해보험의 유형

 장기손õü험은 통상É으ü ü험ìì¬ À생Ýí 손õ를 ÉÉ을 경우Õ 
ü험®을 É¯¿ì, 만기 ÞÕ는 만기환¯®을 É¯¿을 Ú 있÷ý 위험
ü장기·ü ÈÞ기·을 ¼비한 ü험상품É니ö.(순Úü장성ü험 제외) ÷
ÿ한 기·을 ¾는 장기손õü험은 ü험Í비×ø의 ö양한 ÖíÕ 따ÿ 
íÿ ¬É 상품을 ¼ÀÝí 판ýÝì 있÷니ö.

 Å래Õ 열거한 장기손õü험의 종류는 손õü험 Í비×의 ÷õ를 돕기 
위õ 편의상 분류한 것으ü í체É인 상품의 종류 및 내용은 È희 Þì 
ì½센ñ  ̧ 인ñ넷 홈페÷É의 상품공Þä을 통Ýí 쉽게 ×인Ýä Ú 
있÷니ö.
 재¼ü험
  - Ö재 등으ü 인õ ü험의 »É인 재¼Õ 생긴 손õ를 ü장Ý는 ü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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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õü험
  - ÿ상생활÷중 À생할 Ú 있는 ¯Ýì÷ 우연한 외래의 ììü 인

õ 신체Õ 상õ를 ÉÉ을 경우, ý 손õ를 ü상õ ü는 ü험으ü 
ìý·후ç장õü험®, 의료비 등을 É¯Ý는 ü험

 운전×ü험
  - 운전 중 À생할 Ú 있는 종 신체상õ 위험ü ½률관련 비용 및 

기Ð 비용손õ를 종þü장Ý는 ü험
 ÈÞ성ü험
  - 만기 Þ É¯되는 ü험®의 þ계æ÷ ÷û ¹É한 ü험료를 ÍüÝ는 

ü험으ü 위험ü장ü ÈÞ기·을 ¼비한 ü험
 질병ü험
  - 종 질병Õ Ā½거  ̧질병으ü 인한 É원, Úà 등의 손õ를 ö양

Ý게 ü장Ý는 ü험
 간병ü험
  - 활동불· 또는 인ß불명 등 Ð인의 간병을 필Öü Ý는 상Ü 및 ÷ü 

인한 손õ를 ü장Ý는 ü험
 연®ÈÞ손õü험
  - ÿ정연Á ÷후Õ 생존Ý는 경우, 생활연®의 É¯을 ü된 »É으ü 

Ý는 ü험

다. 장기손해보험상품의 선택방법

È희 Þì는 ü험Í비×의 ö양한 Öí를 충ùÞôì× íÿ ¬É ç형의 
상품을 ¼ÀÝí 판ýÝì 있÷니ö. ÷ÿ한 íÿ ¬É ç형의 상품 중ÕÝ 
ö음 ì항을 ì¼Ý셔Ý 상품을 선ÝÝÞ기 ¼À니ö.

 ü험Õ ¬ÉÝì× Ý는 »É÷ 무È인É를 ì¼ÝïÞæ.
 ü험Õ ¬ÉÝì× Ý는 »É÷ 재산Õ À생할 위험ü장인É, 상õ  ̧질병 

등의 신체위험Õ 대한 ü장인É 또는 재산증ß÷  ̧ ù후의 생활×®을 
ü장¿을 »É인É 등 ¬É»É을 ì¼Ýí 선ÝÝÞ기 ¼À니ö.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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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종 위험Õ 대한 ü험¬É®æ÷ É정한É를 ì¼ÝïÞæ.
 종 ììü 인Ýí 재산Õ 손õ¬ À생할 때 또는 경제É ·½÷ 상ä

되É을 때 재산피õÕ 대한 ýí비, ¬ù의 생계비, 의료비 등 필Ö한 비용
Ú준을 ì¼Ýí ü험¬É®æ을 선ÝÝÞ기 ¼À니ö. ýÿ  ̧ ü험상품
은 ü험¬É®æ÷ 커É면 ü험ÞìÕ ¹Éõý Ý는 ü험료÷ 커É기 
때문Õ 현재 또는 ¬까운 장래의 경제ì정 등을 ý께 ¼ÍÝ셔Ý É정한 
ü험¬É®æ을 선ÝÝÞ기 ¼À니ö.

 ¬É을 원ÝÞ는 상품의 ü험료와 ü험® 등을 비교Ý셔ý Ý는ó, ü험
료는 ö음ü 같은 Ö인Õ 따ÿ 변동될 Ú 있÷니ö. 

  ¬ÉÝä ü험상품의 손õ의 ¼위(ÿ반상õ, 교통상õ 등), ü험® É¯
기준 및 É¯방½(O¼ ü상, OÞ 분할É ,̄ O¼ 체증É )̄ 등Õ 따ÿ 
ü험료¬ 달ÿ집니ö.

  ü험기간 중 또는 ü험기간÷ 끝난 후 Þì¬ É¯을 þ정한 환¯®
(중÷·만기환¯®)의 규ºÕ 따ÿ ü험료¬ 달ÿ집니ö.

  Þì¬ ü험료를 ¿ì û래Õ À생한 ììÕ 대한 ü험® 또는 중÷
환¯®, 만기환¯®을 É¯할 때까É É용Ý기ü 한 ÷율Õ 따ÿ ü
험료¬ 달ÿ집니ö. ÷율÷ ¾을Úý ü험료¬ 올ÿ½니ö.

위ÕÝ 설명한 내용은 È희 Þì 홈페÷É<상품공Þä(상품ÖþÝ)=
또는<¬공Þä=등ÕÝ í체É으ü ×인Ýä Ú 있으며, 원Ýä 
경우 È희 ÞìÕ ÊÙ 방문ÝÞõ ü험상품ü 관련된 기ÍÝ류 등을 
열¿Ýä Ú÷ 있÷니ö.

  

라. 장기손해보험상품 가입시 유의사항

ü험계þ을 청þÝä 때는 ü험þ관상 ü험계þ×의 권½  ̧ 의무ì항을 반
üÞ ×인ÝÞì, ö음 ì항Õ ç의ÝÞ기 ¼À니ö.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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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ü험계þ×의 ×필Ý명
 청þÝ는 ü험계þ× 본인÷ Ø성Ýì ×필Ý명을 Ý셔ý þ니ö. ü험

계þ을 체결할 때 청þÝ Ø성내용(ìÉ내용)Õ 대õ ü험설계ì 등Õ게 
í두ü 알린 경우Õ는 ü험®을 É¯¿É 못Ý는 등 불÷ø을 ¿으ä Ú
÷ 있으므ü 청þÝ는 ü험계þ× 본인÷ ÊÙ Ø성ÝÞì, Ý명란Õ÷ 
ü험계þ× 본인 및 피ü험×¬ ×필Ý명을 Ý셔ý þ니ö. ö만, 전Ö를 
÷용Ýí ¬É할 때 ÿ정Ö건÷ 충ù되면 ×필Ý명을 생략할 Ú 있으며, 
인ñ넷을 ÷용한 ì÷버 몰ÕÝ는 전×Ý명으ü 대체할 Ú 있÷니ö.

 계þ 전 알릴의무 및 계þ 후 알릴의무
ü험Õ ¬ÉÝä 때 청þÝ상의 질문ì항Õ 대Ýí ìä대ü 기재Ý셔ý 
Ý며, ü험계þ기간 중 피ü험×의 ÊÆ 또는 Ê무변경으ü 인한 위험
증¬ 및 üÍ변경, 운전»É변경 등 ü험þ관Õ 정한 계þ 후 알릴 의무
ì항÷ À생ÝÆ을 경우 É체Ç÷ ÞìÕ 알¼üÞì ü험증권Õ ×인을 
¿으셔ý þ니ö.

 ü험Õ ¬ÉÝä 때(계þ 전 알릴의무 : ìÉ의무)
   피ü험×의 ÊÆ, Ê무, ü거병½ 등 청þÝ상 질문ì항은 ü험료 산

정÷  ̧ ü험계þ의 인ÚÕ 중Ö한 ×료¬ ½니ö. 따ÿÝ ü험계þ 
청þ Þ ü험계þ× 및 피ü험×는 청þÝ상의 질문ì항(ìÉì항)Õ 
대Ýí ìä대ü 알¼ü셔ý þ니ö.

   만þ ìä대ü 알½É Ï거  ̧ìäü ö르게 알À을 경우, ü험 ¬É÷ 
거절될 Ú 있으며, û히 ý 내용÷<중Ö한 ì항=Õ õ당Ý는 경우
Õ는 계þ÷ õÉ되거  ̧ü장÷ 제한될 Ú 있÷니ö.

   ※ 중Ö한 ì항 : Þì¬ ý ìä을 알Ý더ÿ면 ü험계þ의 청þ을 
거절Ý거  ̧ ü험¬É®æ 한÷제한, ÿ부ûþ 제외, 
ü험® í¼, ü험료 할증ü 같÷ ø건부ü 인Ú
Ý는 등 계þ인ÚÕ Ç향을 ûÞ는 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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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ü험Õ ¬ÉÝ신 후(계þ 후 알릴의무 : 통É의무)
   계þ× 또는 피ü험×는 ü험기간 중Õ 피ü험×Õ게 Å래와 같÷ 

변경÷ À생한 경우Õ는 É체Ç÷ Ý면으ü È희 ÞìÕ 알¼üÞì 
ü험증권Õ ×인을 ¿으셔ý þ니ö.

   ◦ ü험증권 등Õ 기재된 ÊÆ 또는 Ê무를 변경한 때
   ◦ ü험증권 등Õ 기재된 피ü험×의 운전 »É÷ 변경된 경우
   ◦ ü험증권 등Õ 기재된 피ü험×의 운전í부¬ 변경된 경우
   ◦ ÷륜×동ì 또는 원동기장Þ ×전거를 계ÎÉ으ü ì용Ý게 된 경우
   ◦ 건¼ 내ÕÝ Ç위Ý는 ÊÆ 또는 ØÆ의 내용÷ ¼뀐 경우
   ◦ 상기 ÷외의 위험÷ 뚜¿÷ 변경된 경우

ü험계þ× 등은 üÍ 또는 연ĀÜ¬ 변경된 경우, ý 변경내용을 É
체Ç÷ È희 ÞìÕ 알¼ ü셔ý þ니ö. 만ÿ 알½É Ï으신 경우, 
ü험계þ× 등÷ ÞìÕ 알린 최종의 üÍ 또는 연ĀÜü 등기우편 
방½Õ 의õ ü험계þ×Õ게 Þì¬ 알린 ì항은 ÿ반É으ü ÷달Õ 
필Ö한 기간÷ É난 때Õ ü험계þ× 등Õ게 ÷달된 것으ü 봅니ö.

 ü험료의 ¹É÷ 연체되는 경우 ¹É최ì(øÎ)와 계þõÉ
  계þ×¬ 제2Þ ÷후의 ü험료를 ¹É기ÿ까É ¹ÉÝÉ ÏÅ ü험료 

¹É÷ 연체 중인 경우Õ Þì는 14ÿ(ü험기간÷ 1년 û만인 경우Õ
는 7ÿ) ÷상의 기간을 ¹É최ì(øÎ)기간(¹É최ì(øÎ)기간의 ù
Éú 날÷ ÇÆÿ÷ Å닌 때Õ는 최ì(øÎ)기간은 ý ö음 날까Éü 
þ니ö)으ü 정Ýí 계þ×(재¼, ¼상ÍÈ 손õ 관련 ü장ÕÝ Ð인
을 위한 계þ의 경우 ý û정된 Ð인을 ÿýþ니ö)Õ게 Å래 ì항Õ 
대Ýí Ý면(등기우편 등), 전Ö(음성ú음) 또는 전×문Ý 등으ü 알¼
ü¾니ö. ö만, õÉ 전Õ À생한 ü험® É¯ìçÕ 대Ýí Þì는 
ü상Ýí ü¾니ö.

    1. 계þ×(ü험Úø×와 계þ×¬ ö른 경우 ü험Úø×를 ÿýþ니
ö)Õ게 ¹É최ì(øÎ)기간 내Õ 연체ü험료를 ¹ÉÝíý 한ö는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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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¹É최ì(øÎ)기간÷ 끝¸는 날까É ü험료를 ¹ÉÝÉ Ï을 경우 
¹É최ì(øÎ)기간÷ 끝¸는 날의 ö음날Õ 계þ÷ õÉ된ö는 
내용(÷ 경우 계þ÷ õÉ되는 때Õ는 ÊÞ õþ환¯®ÕÝ ü험
계þ대출원®ü ÷×¬ ì¼된ö는 내용을 ÿýþ니ö)

 Þì¬ ¹É최ì(øÎ) 등을 전×문Ýü Í내Ýì× 할 경우Õ는 계þ
×Õ게 Ý면 또는 전×Ý명으ü 동의를 ÿõ Ú신×인을 ø건으ü 전
×문Ý를 송신Ýíý Ý며, 계þ×(재¼, ¼상ÍÈ 손õ 관련 ü장ÕÝ 
Ð인을 위한 계þ의 경우 ý û정된 Ð인을 ÿýþ니ö)¬ 전×문ÝÕ 
대Ýí Ú신을 ×인Ý기 전까É는 ý 전×문Ý는 송신되É Ï은 것으
ü 봅니ö. Þì는 전×문Ý¬ Ú신되É Ï은 것을 ×인한 경우Õ는 ¹
É최ì(øÎ)와 계þõÉÕ 관한 내용을 Ý면(등기우편 등) 또는 전Ö(음
성ú음)ü öÞ 알¼ ü¾니ö.

 ü험료 ¹É 연체ü 인õ 계þ÷ õÉ된 경우Õ는 õþ환¯®을 계þ×
Õ게 É¯þ니ö.

 계þ의 무효
 ö음의 한 ¬É ìçÕ õ당Ý는 경우, Þì는 ü험계þ을 무효ü 할 Ú 

있÷니ö.
  계þ을 체결할 때 ü험의 »ÉÕ ÷û 손õ¬ À생한 경우
  Ð인의 ìý을 ü험® É¯ìçü Ý는 ü험계þÕÝ ü험계þ 체결

Þ까É 피ü험×의 Ý면(<전×Ý명½=제2ø제2þÕ 따른 전×Ý명
÷ 있는 경우üÝ 상½ ÞÞÁ 제44ø의2Õ 정Ý는 ¼Õ 따ÿ 본인 
×인 및 위ø·변ø 방ÉÕ 대한 신뢰성을 ¾춘 전×문Ý를 ÿý)Õ 
의한 동의를 ÿÉ Ï은 경우(단체¬ 규þÕ 따ÿ í성원의 전부 또는 
ÿ부를 피ü험×ü Ý는 계þ을 체결Ý는 경우는 제외)

  만15세 û만×, î신상ä× 또는 î신½þ×의 ìý을 ü험® É¯
ìçü 한 경우. ö만, î신½þ×¬ 계þ을 체결Ý거  ̧ ÍÎ단체의 
규þÕ 따ÿ 단체ü험의 피ü험×¬ 될 때Õ 의ì·½÷ 있는 경우Õ는 
계þ÷ ç효þ니ö.

  계þ을 체결할 때 계þÕÝ 정한 피ü험×의 ¸÷Õ û달되É거  ̧Í
ü되É을 경우. ö만, Þì¬ ¸÷의 íæ를 À견ÝÆ을 때 ÷û 계þ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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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Õ ÷달한 경우Õ는 ç효한 계þ으ü ü  ̧상기 만15세 û만×Õ 
관한 예외¬ 인정되는 것은 Åû니ö.

 ì기 등Õ 의한 ü험계þ의 체결
 ü험®을 부당Ý게 Ú취할 »É으ü ×신 및 Ð인의 신체  ̧생명을 õÞ는 

Þ위는 ü험¼죄üÝ ì½당î의 철È한 øìÕ 의õ 반üÞ ÉÀ되õ 
Ü벌을 ¿게 되며, ÷ 경우 ü험®을 É¯¿을 Ú Ç÷니ö.

 중÷õÉÞ ì¼Ýíý 할 ì항
  ü험계þ×¬ ¹ÉÝ는 ü험료의 ÿ부는 불의의 ìì를 당한 ö른 ü

험계þ×의 ü험®으ü É¯되ì, 또 ö른 ÿ부는 Þì의 ü험계þ 
체결 및 çÉ, 관½Õ 필Ö한 ìÆ경비ü ì용되므ü 중÷Õ ü험계
þ을 õÉÝ는 경우 É¯되는 õþ환¯®은 ÷û ¹É한 ü험료üö 
É을 Ú÷ 있ì, Ç을 Ú÷ 있÷니ö.

  ü험계þ õÉ 후 Èü운 ü험계þ을 체결Ý게 되는 경우 연Á÷¸ 
건½상Ü 등Õ 따ÿ ü험료¬ 높ÅÉ거 ,̧ ü험¬É÷ 곤란할 Ú÷ 
있÷니ö.

마. 장기손해보험가입자 보호제도

 품질ü증제÷
 ü험계þ×¬ ü험¬ÉÞ ü험þ관ü 계þ× ü관용 청þÝ를 전달¿É 

못ÝÆ거  ̧ 청þÝÕ ×필Ý명을 ÝÉ ÏÝ을 경우, þ관의 중Ö한 내용
을 설명¿É 못ÝÆ을 때Õ는 청þÿü부ñ 3¼월 ÷내Õ ÞìÕ ü험계
þ의 취Í를 Öí할 Ú 있는<품질ü증제÷=를 운ÇÝì 있÷니ö.

 계þ÷ 취Í된 경우Õ는 Þì는 ÷û ¹É한 ü험료와 ü험료를 ¿은 기
간Õ 대Ýí õ당 ü험þ관ÕÝ þ정한 ÷율ü 계산한 ®æ을 더Ýí 되
돌¼ ü¾니ö. ö만, 전×거래기본½Õ 의õ 컴퓨ñ를 ÷용Ýí ¬상의 
ÇÆ장(ì÷버몰)을 ÷용Ýí 계þ을 체결한 때Õ는 전×우편 등의 방ß을 
통õ 계þ× ü관용 청þÝ를 ü릴 Ú 있으며, 전Ö를 ÷용Ýí 계þ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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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결한 때Õ는 대Ö내용을 문ÝÖ한 ×인Ý를 ü½으ü써 계þ× ü관용 
청þÝ를 ü린 것으ü 봅니ö.

 청þ철Þ 청í제÷
  ÿ반®융Í비×인 계þ×는 ÿ®융Í비×üþÕ 관한 ½률Ā 제46ø 및 

관련 ½규¬ 정Ý는 ¼Õ 따ÿ ü험증권을 ¿은 날 부ñ 15ÿ ÷내Õ 
ý 청þ을 철Þ할 Ú 있÷니ö. ö만, 청þ 한 날부ñ 30ÿ(만65세 
÷상의 계þ×¬ 통신Ú단 중 전Ö를 ÷용Ýí 체결한 계þ은 45ÿ)
÷ Íü된 계þ, Þì¬ 건½상Ü 진단을 É원Ý는 계þ, ü험기간÷ 
90ÿ ÷내인 계þ 또는 전문®융Í비×¬ 체결한 계þ은 청þ을 철Þ
할 Ú Ç÷니ö.

  청þ철Þ는 계þ×¬ 전Öü 신청Ý거 ,̧ 철Þ의ì를 표ÞÝ기 위한 
Ý면, 전×우편, 휴대전Ö 문×메세É 또는 ÷Õ 준Ý는 전×É 의ì
표Þ(÷Ý 8Ý면 등9÷ÿ þ니ö)를 À송한 때 효½÷ À생þ니ö. 

  계þ×¬ 청þ을 철Þ한 때Õ는 Þì는 청þ의 철Þ를 ÙÚ한 날부ñ 
3ÇÆÿ ÷내Õ ¹É한 ü험료를 계þ×Õ게 돌¼ ü½며, ü험료 반
환÷ ¸õ진 기간Õ 대Ýí는 ü험®의 É¯절ìÕÝ ü험® É¯÷ 
É연되는 경우 É용되는 ÷×율을 É용Ýí 계산한 ®æ을 더Ýí É
¯þ니ö. ö만, 계þ×¬ 제1Þ ü험료를 신용카üü ¹É한 계þ의 
청þ을 철ÞÝ는 경우Õ Þì는 청þ의 철Þ를 ÙÚ한 날부ñ 3ÇÆÿ 
÷내Õ õ당 신용카üÞìü Ýí® 대®청í를 ÝÉ Ï÷ý õý Ý
며, ÷ 경우 Þì는 ü험료를 반환한 것으ü 봅니ö.

  청þ을 철Þ할 때Õ ÷û ü험® É¯ìç¬ À생ÝÆ으  ̧ 계þ×¬ 
ý ü험® É¯ìç¬ À생한 ìä을 알É 못한 경우Õ는 청þ철Þ의 
효½은 À생ÝÉ Ï÷니ö.

  ü험증권을 ¿은 날Õ 대한 ö툼÷ À생한 경우 Þì¬ ÷를 증명Ý
íý þ니ö.

 ü험계þ대출제÷
 ü험계þ×는 õ당 계þ의 õþ환¯® ¼위 내ÕÝ Þì¬ 정한 방½Õ 

따ÿ ü험계þ대출을 ¿으ä Ú 있÷니ö(순Úü장성ü험 제외). ÷ 경우 
ü험계þ×는 Þì¬ 정한 ÷율(ü험계þ대출÷율)Õ 따ÿ 대출÷×를 
부öÝ셔ý þ니ö.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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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õÉ계þ의 부활(효½Þý)
 ü험료 ¹É연체ü 인õ ü험계þ÷ õÉ되É으  ̧õþ환¯®을 ¿É Ï
은 경우, ü험계þ×는 õÉ된 날ü부ñ 3년 ÷내Õ Þì¬ 정한 절ìÕ 
따ÿ ü험계þ의 부활(효½Þý)을 청þ할 Ú 있으며, Þì¬ ÷를 승¹
Ý면 ü험계þ×는 연체ü험료Õ Þì¬ 정Ý는 ÷율ü 계산한 ®æ을 
더Ýí ¹ÉÝì ü험계þ을 부활(효½Þý)Þ킬 Ú 있÷니ö.

 예®×üþ제÷ Í내
  ÷ ü험계þ은 예®×üþ½Õ 따ÿ 예®ü험공ì¬ üþÝ되, õþ

환¯®(또는 만기 Þ ü험®)Õ 기ÐÉ¯®을 þ한 ®æ÷ 1인당 <5
천만원까É=(본 ü험Þì의 íÐ üþ상품ü þ산) üþ½니ö. ÷와 
별÷ü 본 ü험Þì üþ상품의 ììü험®을 þ산한 ®æ÷ 1인당 
<5천만원까É= üþ½니ö.
ö만, ü험계þ× 및 ü험료 ¹부×¬ ½인÷면 üþ되É Ï÷니ö.

  위 내용은 예®×üþ½ 및 관련 ½Á의 ¼정Õ 따ÿ 달ÿ질 Ú 있음
을 알¼ü½며, ×세한 내용은 ÇÆØÕ 비Þ된 예®×üþ Í내Í× 
등을 참ìÝ거  ̧예®ü험공ì(☎1588-0037, www.kdic.or.kr)ü 문의
ÝÞ기 ¼À니ö.

 손õü험계þ의 제3×üþ제÷
 손õü험Þì의 청산 또는 파산 Þ 예®×üþ½상 ü장한÷인 5천만원

을 ÍüÝ는 손õü험 피õ×의 피õæÕ 대Ýí 손õü험Þìø÷ ì후
É으ü 기®을 출연·É¯을 ü장Ý는 제÷É니ö. É용대상÷ 되는 ü험
계þ은 ü험Æ½ ÞÞÁ 제80øÕÝ 규정Ýì 있는 의무ü험 등÷며, É¯
ü장 대상은 피õ×¬ É은 신체손õ(재¼손õ는 제외)ü Ýì, ü장한÷는 
¼별½Á의 ü장한÷ÕÝ 예®×üþ½상의 ü장®æ을 제외한 전æ을 
ü장þ니ö.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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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À생하는 민원(예Þ)

고É의무 관련

사례

평Í ×ì 있던 질환Õ 대õ ¬É당Þ º집인Õ게 í두ü ÷ý기
Ý으 ,̧ ü험ìÕÝ는 õ당질환을 계þ 전 알릴의무Õ 기재ÝÉ 
ÏÝö는 ÷çü ü험® É¯을 거절Ýì 계þ을 ½제 õÉÝ는 
것은 부당Ýö며 불만을 제기

유의
사항

ü험Þì¬ Ý면으ü 질문한 8계þ 전 알릴의무9는 중Ö한 내용으
ü 피ü험×는 ìä대ü Ø성õý 할 의무¬ 있÷니ö.

암진단비 ü험® É  ̄관련

사례
40세 Aí는 ü험 ¬É 후 2¼월 É난 ÞØÕ 위Ø 진단×정을 
¿ì ü험®을 청íÝÆ으 ,̧ ü험® É¯÷ 거절되õ 불만을 제기 

유의

사항

Ø(기Ð피부Ø, ½상선Ø, 경계성종양, 제×½Ø 제외)의 ü장¼
Þÿ은 ü험계þÿ부ñ ý 날을 ÿýÝí 90ÿ÷ É난 날의 ö음
날÷며 90ÿ ÷내 진단¿을 경우 면ÍÉ니ö. 90ÿ÷ 경ü된 ÷
후Õ÷ ÿ정기간(1년) ÷내인 경우 ü험®÷ í¼ É¯될 Ú 있
÷니ö.

수술비 É  ̄관련

사례
Cí는 ç½Õ 상Ü를 Éõ 피부Õ 손상÷ À생Ýí 피부봉þ Ú
à 후 상õÚà비 청íÝÆ으니 ü험® É¯÷ 되É ÏÅ 불만을 
제기

유의

사항

근è층을 ÿýÝÉ Ï는 피부만의 단순봉þà은 ÚàÕ õ당되É 
ÏÅ 상õÚà비는 É¯되É Ï÷니ö.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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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입자 유의사항

 ü험계약 관련 특히 유의할 사항

 1. ü험계약관련 유의사항

 ü험 계þ 전 알릴의무 위반
   - ü거 질환 Þ료ìä 등을 ÞìÕ ìÉÝÉ Ï을 경우 ü험®을 É¯¿

É 못할 Ú 있÷니ö.
   - ü거 질환 Þ료ìä 등을 Ê원 등Õ게 í두(말)ü만 ìÉ한 경우Õ는 Þ

ìÕ 알½É Ï은 것으ü 간ü되므ü, 반üÞ 청þÝÕ Ý면으ü 알½Þ
기 ¼À니ö.

   - 전Ö 등 통신Ú단을 통õ ü험Õ ¬ÉÝ는 경우Õ는 별÷의 Ý면질의Ý 
Ç÷ Í내원의 질문Õ ÷Ýì ÷를 ú음Ý는 방ß으ü 계þ 전 알릴의
무를 ÷ÞÝíý Ý므ü ÷변Õ û히 신중Ýíý þ니ö. 

 부활(효½Þý)
   - 부활(효½Þý)계þ의 ü장 ¼Þÿ은 계þ의 부활(효½Þý)을 청þ한 

날ü Ý며, Øü장 등 õ당 û별þ관ÕÝ 별÷ü 정한 경우Õ는 õ당 부
활(효½Þý)ÿ을 따¾니ö.

 상õ 및 질병관련 ü장
   - ÷ ü험÷ 상õ 등 외래의 ìì만을 ü험® É¯대상으ü Ý는É, 질병

÷ ü험® É¯대상으ü Ý는É, 몇 세까É ü장Ý는É 등 í체É인 ü
험® É¯ìç를 반üÞ ×인ÝÞ기 ¼À니ö. 

   - 갱신형 öü¬ ÿý된 경우 갱신될 때ùö ü험료¬ 인상 또는 인Ý될 
Ú 있÷니ö.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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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¼ 및 ¼상ÍÈ 관련 ü장
   - Ð인을 위한 계þ을 체결Ý는 경우Õ ý Ð인의 위È÷ Ç을 때Õ는 반

üÞ ÷를 ÞìÕ 알¼ý Ý며, ÷를 알½É ÏÝ을 때Õ는 ý Ð인은 
÷ 계þ÷ 체결된 ìä을 알É 못ÝÆö는 ìçü ÞìÕ ÷의를 제기
할 Ú Ç으며, ü험ìì¬ À생한 경우Õ ü험계þ×¬ ý Ð인Õ게 ü
험ìì의 À생으ü 생긴 손õ를 ¼상한 때Õ는 ü험계þ×는 ý Ð인의 
권½를 õÝÉ Å니Ý는 ¼위 ÍÕÝ ÞìÕ ü험®의 É¯을 청í할 
Ú 있÷니ö.

 갱신형 ü장
   - Þì는 갱신형 ü장의 ü험기간÷ 끝¸기 15ÿ ÷전까É 계þ×¬ ¹É

Ýíý Ý는 갱신될 계þ의 ü험료 및 계þ의 연장í부를 »는 통É를 
계þ×Õ게 Ý면, 전Ö 또는 전×문Ý 등으ü Í내Ýí ü¾니ö.

   - õ당 ü장의 ü험기간 종료ÿ의 전ÿ까É 별÷의 의ì표Þ¬ Ç을 때Õ
는 õ당 ü장은 ×동으ü 갱신½니ö.

   - 갱신Þ ü험Ö율의 변동(¸÷의 증¬, 손õ율, 의료Ú¬ 상승 등의 변동)
Õ 따ÿ ü험료¬ 인상 또는 인Ý될 Ú 있÷니ö.

   - 갱신형 ü장의 þ관은 최Í 계þ Þ의 þ관을 계ÎÝí É용þ니ö. ö
만 ½Á의 제·¼정, ®융위원Þ의 명Á 또는 제÷É인 변경Õ 따ÿ þ관
÷ 변경된 경우 갱신ÿ 현재의 변경된 þ관을 É용þ니ö.

2. 해약환¯® 관련 유의사항

ü험은 은Þ의 ÈÞü는 달½ 위험ü장ü ÈÞ을 ¼한 제÷üÝ ü험계þ×¬ 
¹É한 ü험료 중 ÿ부는 불의의 ìì를 당한 ö른 ¬É×Õ게 ü험®으ü É
¯되며, 또 ö른 ÿ부는 Þì 운ÇÕ 필Ö한 경비(계þ체결비용, 계þ관½비
용 등)ü ì용되므ü 중÷ õÉ Þ É¯되는 õþ환¯®은 ¹É한 ü험료üö 
É거  ̧ Ç을 Ú÷ 있÷니ö. 한편, É¾÷율÷ 변동Ý는 경우 변동÷율(공Þ
÷율, ü험계þ대출÷율 등)Õ 따ÿ 환¯®Õ ì÷¬ À생할 Ú 있÷니ö.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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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ü험® É  ̄관련 특히 유의할 사항

 Ø 관련 ü장
   - ü험계þÿ을 기준으ü 피ü험×의 ü험¸÷¬ 15세 ÷상인 경우 ü

험계þÿü부ñ 90ÿ ÷내Õ Ø으ü 진단¿은 경우Õ는 ü험®을 É
¯ÝÉ Ï÷니ö.

   - 90ÿ÷ 경ü한 ÷후Õ÷ Ø 진단ÿ÷ ü험계þÿü부ñ ÿ정기간(예 : 
1년 등)÷내인 경우 ü험®÷ í¼될 Ú 있÷니ö.

   - Ø은 원ßÉ으ü øÊ검ì, û세¼늘ø인검ì(û세한 î을 ÷용한 생
체검ì 방½) 또는 혈æ검ìÕ 대한 현û경 Í견을 기Íü 한 진단만 
인정½니ö.

 û정질병 관련 ü장
   - Ø 등 û정질병을 ü장Ý는 ü험은 þ관÷  ̧별표Õ ¸열되õ 있는 질

병만 ü험®을 É¯þ니ö.
   - û정질병의 진단 ×정ÿ÷ ü험계þÿü부ñ ÿ정기간(예 : 1년, 2년 

등)÷내인 경우 ü험®÷ í¼될 Ú 있÷니ö.
 Úà 관련 ü장

   - þ관상 Úà의 정의Õ ÿý되É Ï는 øØ의 경우(예 : üì기 등으ü 
빨Åø÷는 ÜÞ, ¼늘 등을 통õ 체æ을 뽑Å내거  ̧þ¼을 üÉÝ는 
것 등) ü험®을 É¯ÝÉ Ï÷니ö.

 É원 관련 ü장
   - 의료기관Õ ÉäÝí 의ì의 관½ ÝÕ Þ료Õ 전념ÝÉ Ï거  ̧ 정당

한 ìçÇ÷ É원기간 중 의ì의 ÉÞÕ 따르É Å니한 때Õ는 É원
ÿ당의 전부 또는 ÿ부를 É¯ÝÉ Ï÷니ö.

 ¼상ÍÈ 관련 ü장 등 öÚ계þ의 비례ü상Õ 관한 ì항
   - ÷ 계þÕÝ ü장Ý는 위험ü 같은 위험을 ü장Ý는 ö른 계þ(공제계þ 

ÿý)÷ 있을 경우Õ는  계þÕ 대Ýí ö른 계þ÷ Ç는 것으ü Ýí 
 산출한 ü상ÍÈæ의 þ계æ÷ 손õæ을 Íü할 때Õ는 ÷ 계þÕ 
의한 ü상ÍÈæ의 상기 þ계æÕ 대한 비율Õ 따ÿ ü상Ýí ü¾니ö.

÷ ¬É× ç의ì항은 þ관의 üÖ내용을 Öþ À췌한 것÷므ü 기Ð 
×세한 ì항은 õ당þ관(ü통þ관, û별þ관)의 내용을 따¾니ö.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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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요약서

 1. ×필Ý명
     ü험계þ×와 피ü험×¬ ×필Ý명을 ÝÉ Ï으신 경우Õ는 ü장을 ¿

É 못할 Ú 있÷니ö. ö만, 전Ö를 ÷용Ýí ¬É할 때 ÿ정Ö건÷ 충
ù되면 ×필Ý명을 생략할 Ú 있으며, 인ñ넷을 ÷용한 ì÷버몰ÕÝ
는 전×Ý명으ü 대체할 Ú 있÷니ö.

 2. 청약철회
     계þ×는 ü험증권을 ¿은 날 부ñ 15ÿ(계þ을 청þ한 날부ñ 30ÿ) 

÷내Õ ý 청þ을 철Þ할 Ú 있÷니ö. ö만, 청þ 한 날부ñ 30ÿ(만
65세 ÷상의 계þ×¬ 통신Ú단 중 전Ö를 ÷용Ýí 체결한 계þ은 
45ÿ)÷ Íü된 계þ, Þì¬ 건½상Ü 진단을 É원Ý는 계þ, ü험기
간÷ 90ÿ ÷내인 계þ, 전문®융Í비×¬ 체결한 계þ은 청þ을 철Þ
할 Ú Ç÷니ö.

 3. 계약취Í
     계þ 청þÞ ü험þ관ü 계þ× ü관용 청þÝ를 전달¿É 못ÝÆ거¸ 

þ관의 중Ö한 내용을 설명¿É 못한 때 또는 계þ 체결Þ 청þÝÕ 
×필Ý명(날인(÷장을 찍음) 또는 전×Ý명을 ÿýý)을 ÝÉ Å니한 
때Õ는 ü험계þ×는 계þ÷ 성¾한 날부ñ 3¼월 ÷내Õ 계þ을 취Í
할 Ú 있÷니ö. ÷ 경우 Þì는 ÷û ¹É한 ü험료를 돌¼ ü½며, 
ü험료를 ¿은 기간Õ 대Ýí Í정의 ÷×를 더Ýí É¯þ니ö. 

 4. 계약의 무효(신체ü장 관련)
     ö음 중 한 ¬ÉÕ õ당Ý는 경우 Þì는 계þ을 무효ü 할 Ú 있으며 

÷ 경우 Þì는 ÷û ¹É한 ü험료를 돌¼ ü¾니ö. ö만, Þì의 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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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또는 üäü 인Ýí 계þ÷ 무효ü 된 경우와 Þì¬ 승¹ 전Õ 무
효È을 알Ý거  ̧ 알 Ú 있É음Õ÷ 불íÝì ü험료를 반환ÝÉ Ï은 
경우Õ는 ü험료를 ¹É한 날의 ö음날부ñ 반환ÿ까É의 기간Õ 대Ý
í Í정의 ÷×를 더Ýí É¯þ니ö.

     - Ð인의 ìý을 ü험® É¯ìçü Ý는 계þÕÝ 계þ을 체결할 때
까É 피ü험×의 Ý면Õ 의한 동의를 ÿÉ Ï은 경우. ö만, 단체¬ 
규þÕ 따ÿ í성원의 전부 또는 ÿ부를 피ü험×ü Ý는 계þ을 
체결Ý는 경우Õ는 ÷를 É용ÝÉ Ï÷니ö.

     - 만 15세 û만×, î신상ä× 또는 î신½þ×를 피ü험×ü Ýí ì
ý을 ü험® É¯ìçü 한 경우. ö만, î신½þ×¬ 계þ을 체결
Ý거  ̧ ÍÎ단체의 규þÕ 따ÿ 단체ü험의 피ü험×¬ 될 때Õ 의
ì·½÷ 있는 경우Õ는 계þ÷ ç효þ니ö.

     - 계þ을 체결할 때 계þÕÝ 정한 피ü험×의 ¸÷Õ û달되É거¸ 
Íü되É을 경우. ö만, Þì¬ ¸÷의 íæ를 À견ÝÆ을 때 ÷û 
계þ¸÷Õ ÷달한 경우Õ는 ç효한 계þ으ü ü ,̧ 만15세û만×
의 ìý을 ü험® É¯ìçü 한 경우Õ는 ý 예외¬ 인정되는 것
은 Åû니ö.

 5. 계약의 무효(재물ü장 및 배상책Çü장 관련)
     계þ을 ú을 때Õ ü험의 »ÉÕ ÷û ìì¬ À생ÝÆ을 경우 ÷ 계

þ은 무효ü þ니ö. ö만, Þì의 ì의 또는 üäü 인Ýí 계þ÷ 무
효ü 된 경우와 Þì¬ 승¹ 전Õ 무효È을 알Ý거  ̧ 알 Ú 있É음Õ
÷ 불íÝì ü험료를 반환ÝÉ Ï은 경우Õ는 ü험료를 ¹É한 날의 
ö음날부ñ 반환ÿ까É의 기간Õ 대Ýí Í정의 ÷×를 더Ýí É¯þ
니ö.

 6. 계약의 Í멸(신체ü장 관련)
     ÷ ü험계þ은 피ü험×의 ìý 등으ü 인Ýí ü험® É¯ìç¬ 더 

÷상 À생할 Ú Ç는 경우, ý때부ñ 효½을 ¬ÉÉ Å니þ니ö.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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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 계약의 Í멸(재물ü장 관련)

   7-1) 계þ의 Í멸(비례ü상)
     ììü험®÷ 한번의 ììÕ 대Ýí ü험¬É®æ(ü험¬æ을 한÷ü 

þ니ö)의 80%를 넘을 때 ý 손õü상의 원인÷ 생긴 때ü부ñ õ당 
ü험의 »ÉÕ 대한 계þ은 Í멸½니ö.

   7-2) 계þ의 Í멸(ä손ü상)
     ììü험®÷ 한번의 ììÕ 대Ýí ü험¬É®æ(ü험¬æ을 한÷ü 

þ니ö)÷상인 때Õ는 ý 손õü상의 원인÷ 생긴 때ü부ñ õ당 ü험
의 »ÉÕ 대한 계þ은 Í멸½니ö.

 8. ü험료의 납È연체 및 계약의 해É에 관한 사항
     제2Þ ÷후의 ü험료를 ¹É기ÿ까É ¹ÉÝÉ ÏÅ ü험료 ¹É÷ 연

체 중인 경우Õ Þì는 14ÿ(ü험기간÷ 1년 û만인 경우Õ는 7ÿ) ÷
상의 기간을 ¹É최ì(øÎ)기간(¹É최ì(øÎ)기간의 ùÉú 날÷ Ç
Æÿ÷ Å닌 때Õ는 최ì(øÎ)기간은 ý ö음 날까Éü þ니ö)으ü 
정Ýí Å래 ì항Õ 대Ýí Ý면(등기우편 등), 전Ö(음성ú음) 또는 
전×문Ý 등으ü 알¼ü¾니ö. ö만, õÉ 전Õ À생한 ü험® É¯ì
çÕ 대Ýí Þì는 ü상Ýí ü¾니ö.
- 계þ×(ü험Úø×와 계þ×¬ ö른 경우 ü험Úø×를 ÿýþ니ö)

Õ게 ¹É최ì(øÎ)기간 내Õ 연체ü험료를 ¹ÉÝíý 한ö는 내용
- ¹É최ì(øÎ)기간÷ 끝¸는 날까É ü험료를 ¹ÉÝÉ Ï을 경우 

¹É최ì(øÎ)기간÷ 끝¸는 날의 ö음날Õ 계þ÷ õÉ된ö는 내
용(÷ 경우 계þ÷ õÉ되는 때Õ는 ÊÞ õþ환¯®ÕÝ ü험계þ
대출원®ü ÷×¬ ì¼된ö는 내용을 ÿýþ니ö)

 9. 해É 계약의 부활(효력회ý)
     ü험료의 ¹É연체ü ü험계þ÷ õÉ되É으  ̧ õþ환¯®을 ¿É Ï

은 경우(ü험계þ대출 등Õ 의Ýí õþ환¯®÷ ì¼되É으  ̧ ¿É 
Å니한 경우 또는 õþ환¯®÷ Ç는 경우를 ÿý) ü험계þ×는 õ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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된 날부ñ 3년 ÷내Õ Þì¬ 정한 절ìÕ 따ÿ ü험계þ의 부활(효½Þ
ý)을 청þ할 Ú 있÷니ö. Þì는 ü험계þ× 또는 피ü험×의 건½상
Ü, ÊÆ, Ê종 등Õ 따ÿ 승¹í부를 결정Ý며, þ½É인 ìç¬ 있는 
경우 부활(효½Þý)을 거절Ý거  ̧ü장의 ÿ부를 제한할 Ú 있÷니ö.

10. 위½ 계약의 해É
   계þ×는 계þ체결Õ 대한 Þì의 ½위반ì항÷ 있는 경우 계þ체결ÿ

부ñ 5년 ÷내의 ¼위ÕÝ 계þ×¬ 위반ì항을 Í 날부ñ 1년 ÷내Õ 
증빙Ý류를 첨부Ýí 위½계þ의 õÉ를 Öí할 Ú 있÷니ö. ÷ 경우 
Þì는 õÉÖí를 ¿은 날부ñ 10ÿ ÷내Õ ÚĀí부를 통ÉÝ며, 거
절할 때Õ는 거절 ìç를 ý께 통Éþ니ö. õÉÖíÕ 따ÿ 계þ÷ õ
É된 경우 Þì는 þ관ÕÝ 정한 õþ환¯®을 계þ×Õ게 É¯þ니ö. 

   * Éþ성 원ß, É정성 원ß, 설명의무, 불공정ÇÆÞ위®É, 부당권ç
Þ위®É (허위, ü장광ì ®É)

11. 중÷인출
  ü장¼Þÿ부ñ þ관ÕÝ 정한 ÿ정기간 ÷상 É난 계þ으üÝ 계þ×의 

Ö청÷ 있는 경우Õ 한Ýí þ관ÕÝ 정한 한÷ 내ÕÝ 중÷인출®을 
É¯þ니ö. ö만, 중÷인출®의 Ö청은 þ관ÕÝ 정한 횟Ú(ü험년÷ 
기준)ü 제한½니ö.

 
12. 계약 전·후 알릴 의무
     계þ 전 알릴 의무 : ü험계þ× 또는 피ü험×는 청þÞ 청þÝ(질문

Ý를 ÿýþ니ö)ÕÝ 질문한 ì항Õ 대Ýí 알
ì 있는 ìä을 반üÞ ìä대ü 알¼ý þ니ö. 
ö만, 진단계þ의 경우 의료기관ÕÝ Ê장 또는 
¼인÷ äÞ한 건½진단Ý ì본 등 건½상Ü를 
판단할 Ú 있는 ×료ü 건½진단을 대신할 Ú 
있÷니ö.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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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þ 후 알릴 의무 : ü험계þ× 또는 피ü험×는 ü험계þ을 ú은 후 
Å래와 같은 경우 É체Ç÷ ÞìÕ 알¼ý þ니ö.

¬. ü험»ÉÕ 대Ýí ÷ 계þÕÝ ü장Ý는 위험ü 동ÿ한 위험을 
ü장Ý는 계þ을 ö른 ü험(<공제=를 ÿýþ니ö)×와 체결Ý
ì× 할 때 또는 ÷와 같은 계þ÷ 있음을 알Ý을 경우

.̧ ü험»É을 양÷Ý거  ̧ö른 장Íü 옮기는 경우
ö. ü험증권 등Õ 기재된 ÊÆ 또는 Ê무의 변경
   예) 현재의 ÊÆ 또는 Ê무¬ 변경된 경우, ÊÆ÷ Ç는 ×¬ 취

Ê한 경우, 현재의 ÊÆ을 ý만둔 경우
ÿ. ü험증권 등Õ 기재된 피ü험×의 운전 »É÷ 변경된 경우
   예) ×¬용ÕÝ ÇÆ용으ü 변경, ÇÆ용ÕÝ ×¬용으ü 변경 등
ù. ü험증권 등Õ 기재된 피ü험×의 운전í부¬ 변경된 경우
   예) 비운전×ÕÝ 운전×ü 변경, 운전×ÕÝ 비운전×ü 변경 등
¼. ÷륜×동ì 또는 원동기장Þ ×전거(전동õüü, 전동÷륜평Þ

ì, 전동기의 동½만으ü 움Êÿ Ú 있는 ×전거 등 ¼인형 ÷동
장Þ를 ÿý)를 계ÎÉ으ü ì용(ÊÆ, Ê무 또는 동þÞ 활동ü 
출퇴근용÷ 등으ü üü ì용Ý는 경우Õ 한ý)Ý게 된 경우(ö
만, 전동휠체õ, 의료용 스쿠ñ 등 üÞüø용 의×ì는 제외þ
니ö.)

ì. 기Ð 위험÷ 증¬Ý는 경우

     알릴 의무 위반Þ 효ü : Þì¬ 별÷ü 정한 방½Õ 따ÿ 계þ을 õÉ
Ý거  ̧ü험® É¯÷ 제한될 Ú 있÷니ö.

    ※ ü험계þ× 또는 피ü험×는 üÍ 또는 연ĀÜ¬ 변경된 경우 ÊÞ 
변경내용을 ÞìÕ 알½셔ý þ니ö.

13. ü험®의 É (̄신체ü장 관련)
     ü험® 청íÝ류를 ÙÚ한 때Õ는 ÙÚ증을 ü½ì 휴대전Ö 문×메Þ

É 또는 전×우편 등으ü÷ 송부Ý며, ý Ý류를 ÙÚ한 날ü부ñ 3Ç
Æÿ ÷내Õ ü험®을 É¯þ니ö. ö만, Þì¬ ü험® É¯ìç를 ø



▶▶▶ 무배당 NH헤아림355건강보험2404(5~6종) 약관

- 44 -

ì·×인Ý기 위õ 필Ö한 기간÷ É¯기ÿ Íü¬ 명½히 예상되는 경
우Õ는 ý ìç와 É¯예정ÿ 및 ü험® ¬É  ̄제÷(Þì¬ Ý정Ý는 
ü험®의 50% ÷내를 É )̄Õ 대Ýí 피ü험× 또는 ü험Úø×Õ게 
ÊÞ 통ÉÝí ü½며 É¯예정ÿ은 Ý류를 ÙÚ한 날부ñ 30ÇÆÿ 
÷내ÕÝ 정þ니ö. ÷ 경우 피ü험× 또는 ü험Úø×의 청í¬ 있을 
때Õ는 Þì¬ Ý정한 ü험®의 50%상당æ을 ¬É¯®으ü É¯þ니ö.

     만þ É¯기ÿ내Õ ü험®을 É¯ÝÉ Å니ÝÆ을 때Õ는 ý ö음날부
ñ É¯ÿ까É의 기간Õ 대Ýí Í정의 ÷×를 더Ýí É¯þ니ö.

14. ü험®의 É¯절차(재산손해 관련)
     ü험® 청íÝ류를 ÙÚ한 때Õ는 ÙÚ증을 ü½ì 휴대전Ö 문×메Þ

É 또는 전×우편 등으ü÷ 송부Ý며, ý Ý류를 ÙÚ¿은 후 É체Ç
÷ ü험®을 결정Ýì É¯할 ü험®÷ 결정되면 7ÿ ÷내Õ ÷를 É
¯þ니ö.

     ýÿ  ̧ É¯할 ü험®÷ 결정되기 전÷ÿ÷ 피ü험×의 청í¬ 있을 
때Õ는 Þì¬ Ý정한 ü험®의 50% 상당æ을 ¬É¯ü험®으ü É¯
þ니ö. 

     만þ É¯ü험®÷ 결정된 후 7ÿ÷ É¸÷ý ü험®을 É¯ÝÉ ÏÝ을 
때Õ는 ý ö음날부ñ É¯ÿ까É의 기간Õ 대Ýí Í정의 ÷×를 더Ý
í É¯þ니ö. ýÿ  ̧계þ× 또는 피ü험×의 ÍÈ있는 ìçü É¯÷ 
É연된 때Õ는 ý õ당기간Õ 대한 ÷×는 더Ýí ü½É Ï÷니ö.

15. ü험®의 É (̄배상책Çü장 관련)
     ü험® 청íÝ류를 ÙÚ한 때Õ는 ÙÚ증을 ü½ì 휴대전Ö 문×메Þ

É 또는 전×우편 등으ü÷ 송부Ý며, ý Ý류를 ÙÚ¿은 후 É체Ç
÷ ü험®을 결정Ýì É¯할 ü험®÷ 결정되면 7ÿ ÷내Õ ÷를 É
¯þ니ö.

     ýÿ  ̧ É¯할 ü험®÷ 결정되기 전÷ÿ÷ 피ü험×의 청í¬ 있을 
때Õ는 Þì¬ Ý정한 ü험®의 50% 상당æ을 ¬É¯ü험®으ü É¯
þ니ö.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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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þ É¯ü험®÷ 결정된 후 7ÿ÷ É¸÷ý ü험®을 É¯ÝÉ Å니
ÝÆ을 때Õ는 ý ö음날부ñ É¯ÿ까É의 기간Õ 대Ýí Í정의 ÷
×를 더Ýí É¯þ니ö. ýÿ  ̧ 계þ×, 피ü험× 또는 ü험Úø×의 
ÍÈ있는 ìçü É¯÷ É연된 때Õ는 ý õ당기간Õ 대한 ÷×는 더
Ýí ü½É Ï÷니ö.

16. 대위권
     Þì¬ ü험®을 É¯한 때(현¼ü상한 경우를 ÿýþ니ö)Õ는 Þì

는 É¯한 ü험® 한÷ 내ÕÝ ü험계þ× 또는 피ü험×¬ 제3×Õ 
대Ýí ¬É는 손õ¼상청í권을 취ýþ니ö. ö만, Þì¬ ü상한 ®
æ÷ 피ü험×¬ É은 손õ의 ÿ부인 경우Õ는 피ü험×의 권½를 î
õÝÉ Å니Ý는 ¼위 내ÕÝ ý 권½를 취ýþ니ö.

÷ üÖ내용 ÖþÝ는 þ관의 üÖ내용을 Öþ À췌한 것÷므ü 기Ð 
×세한 ì항은 õ당þ관(ü통þ관, û별þ관)의 내용을 따¾니ö.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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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용어 해설

  ü험þ관
    ü험계þÕ 관Ýí ü험계þ×와 Þì 상þ간Õ ÷ÞÝíý 할 권½와 

의무를 규정한 것

  ü험증권
    ü험계þ의 성¾ü ý 내용을 증명Ý기 위Ýí Þì¬ ü험계þ×Õ게 

교부Ý는 증Ý

  ü험계þ 당ì×
    - ü험Þì, ü험계þ×
       ¬. ü험Þì : ü험ìì À생 Þ ü험® É¯의무를 부öÝ는 ×üÝ, 

ü험ìÆ을 Ç위Ý는 Þì
       .̧ ü험계þ× : ü험Þì와 계þ을 체결Ýì ü험료 ¹É의무를 É는 

ì¿ 

  ü험계þ 관계×
    - 피ü험×, ü험Úø×, 대½인

   <신체손õü장> 
       ¬. 피ü험× : ü험ìì À생의 대상÷ 되는 ì¿으ü 피ü험×ÿ 

정ý
       .̧ ü험Úø× : ü험ìì À생 Þ ü험® 청í권을 ¾는 ì¿
       ö. 대½인 : ö른 ì¿을 대신Ýí 의ì 표Þ를 Ýì 또 의ì 표Þ

를 ¿을 권한을 ¬진 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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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¼상ÍÈü장>
       ¬. 피ü험× : ü험ìì¬ À생ý으ü써 손õ를 É을 Ú 있는 ì¿, 

Ê 피ü험÷ø을 É니ì 있는 ì¿을 말Ý며, õ당 
ü험®을 청í할 Ú 있는 ì¿

       .̧ 대½인 : ö른 ì¿을 대신Ýí 의ì 표Þ를 Ýì 또 의ì 표Þ
를 ¿을 권한을 ¬진 ì¿

  ü험료
    ü험계þÕ 따른 ü장을 ¿기 위Ýí 계þ×¬ ÞìÕ ¹ÉÝ는 ®æ
      
  ü험»É <¼상ÍÈü장>
    - ü험ìì의 À생의 ½체¬ 되는 경제상의 재Ö

  ü험¬æ <¼상ÍÈü장>
    - 피ü험÷ø의 경제É ¬Þ÷며, ü험ìì¬ À생ÝÆ을 경우Õ 피ü

험×¬ É게 되는 손õæ의 최ì 견Éæ

  ü험¬É®æ
    - ü험ìì À생Þ ü험Þì¬ É¯Ýíý 할 ü험®의 기준÷ 되는 ®æ

으ü ü험증권Õ 기재된 ®æ

  ü험®
   <신체손õü장> 
    - 피ü험×의 ìý, 장õ, É원 등 ü험® É¯ìç¬ À생ÝÆ을 때 

ü험Þì¬ ü험Úø×Õ게 É¯Ý는 ®æ
   <¼상ÍÈü장>
    - 피ü험×의 ¼상ÍÈ손õ 등 ü험® É¯ìç¬ À생ÝÆ을 때 ü험

Þì¬ 피ü험×Õ게 É¯Ý는 ®æ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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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ü험기간
    - Þì의 ÍÈ÷ ÞØ되õ 끝날 때까É의 기간으ü ü험증권Õ 기재된 기간

  ü장¼Þÿ
    - ü험Þì의 ü험® É¯의무¬ ÞØ되는 날

  ü험계þÿ
    - 계þ×와 ü험Þì와의 ü험계þ 체결ÿ, 철Þ 산정기간의 기준ÿ÷며 

ý년 ÷래Ý는 ü험계þÿ을 계þõ당ÿ÷ÿ ý

  ü험년÷
    - ü험계þÿü부ñ ý1년 단위의 연÷(당õ연÷ ü험계þ õ당ÿ부ñ 

ö음년÷ ü험계þõ당ÿ 전ÿ까É의 기간)를 말ý

  계þ×É¾æ
    - 장래의 ü험®, õþ환¯® 등의 É¯을 위Ýí ü험계þ×¬ ¹É한 

ü험료 중 ÿ정æ을 ü험Þì¬ É¾õ 둔 ®æ

  õþ환¯®
    - 계þ의 효½상ä 또는 õÉÞ ü험계þ×Õ게 돌¼ü는 ®æ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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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종(해약환¯®미지¯형Ⅱ(납입중0%,납입후50%), 납입면제형)

   6종(해약환¯®미지¯형Ⅱ(납입중0%,납입후50%), 납입면제미부가형)

          　

제1관 »적 및 용어의 정의

제1ø(»É) 
÷ ü험계þ(÷Ý ÿ계þĀ÷ÿ þ니ö)은 ü험계þ×(÷Ý ÿ계þ×Āÿ þ니
ö)와 ü험Þì(÷Ý ÿÞìĀÿ þ니ö) ì÷Õ 피ü험×의 상õ 및 질병Õ 
대한 위험을 ü장Ý기 위Ýí 체결½니ö.

제2ø(용õ의 정의)
÷ 계þÕÝ ì용되는 용õ의 정의는, ÷ 계þ의 ö른 ø항ÕÝ 달½ 정의
되É Ï는 한 ö음ü 같÷니ö.
  1. 계þ관계 관련 용õ    
    ¬. 계þ× : Þì와 계þ을 체결Ýì ü험료를 ¹É할 의무를 É는 ì

¿을 말þ니ö.    
    .̧ ü험Úø× : ü험® É¯ìç¬ À생Ý는 때Õ ÞìÕ ü험®을 청

íÝí ¿을 Ú 있는 ì¿을 말þ니ö.
    ö. ü험증권 : 계þ의 성¾ü ý 내용을 증명Ý기 위Ýí Þì¬ 계þ

×Õ게 ü½는 증Ý를 말þ니ö.
    ÿ. 진단계þ : 계þ을 체결Ý기 위Ýí 피ü험×¬ 건½진단을 ¿Åý 

Ý는 계þ을 말þ니ö.
    ù. 피ü험× : ü험ìì의 대상÷ 되는 ì¿을 말þ니ö.
  2. É¯ìç 관련 용õ
    ¬. 상õ : ü험기간 중Õ À생한 ¯Ýì÷ 우연한 외래의 ììü 신

체(의Ú, 의ù, 의Í, 의Þ 등 신체üø장í는 제외Ý ,̧ 인

(무) NH헤아림355건강ü험2404(5~6종)
ü통약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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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장기  ̧ 부분 의Þ 등 신체Õ ÷ß되õ ý 기·을 대신할 
경우는 ÿýþ니ö)Õ É은 상õ를 말þ니ö.

    .̧ 장õ :@별표2A>장õ분류표?ÕÝ 정한 기준Õ 따른 장õ상Ü를 
말þ니ö.

    ö. 중Ö한 ì항 : 계þ전 알릴 의무와 관련Ýí Þì¬ ý ìä을 알Ý
더ÿ면 계þ의 청þ을 거절Ý거  ̧ü험¬É®æ 한÷ 
제한, ÿ부 ü장 제외, ü험® í¼, ü험료 할증ü 
같÷ ø건부ü 승¹Ý는 등 계þ 승¹Õ Ç향을 û칠 
Ú 있는 ì항을 말þ니ö.  

    ÿ. 한î표준질병ì인분류 : 제8ì ¼정 한î표준질병ì인분류(통계청 
ìÞ 제2020-175þ, 2021.1.1 ÞÞ)를 
말þ니ö. þ관ÕÝ 정한 대상질병(항») 
분류표의 분류번þ와 ö르  ̧ 제8ì 한î
표준질병ì인분류의 기준Õ 따ÿ 분류번
þ를 동ÞÕ 부í¬ ¬·한 경우 õ당 대
상질병(항») 분류Õ ÿýþ니ö. 제9ì 
¼정 ÷후 한î표준질병ì인분류Õ 있õ
Ý õ당 질병(항») ÷외Õ Ý¬ü ÷Õ 
õ당Ý는 질병(항»)÷ 있는 경우Õ는 ý 
질병(항»)÷ ÿýÝ는 것으ü þ니ö. 진
단Ý 상의 분류번þ는 제8ì 한î표준질
병ì인분류 질병ß딩ÉîÝ(향후 ÉîÝ¬ 
변경되는 경우 변경된 ÉîÝÕ 따¾니ö)
Õ 따ÿ 기재된 것을 인정þ니ö. 

@한î표준질병ì인분류 부þ 체계A
질병의 원인ü 증상 두 ¬É º두Õ 관한 정ü를 ÿýÝ는 진단을 위
õ Å래 두 ¬É 분류부þ¬ ì용½니ö. 또한 원인ü 질환Õ 따ÿ 동
ÞÕ ì용될 Ú 있÷니ö. 
 - 검표(+) : 원인÷ 되는 질환Õ 대한 질병분류ßü
 - 별표(*) : 원인(검표)으ü 인한 À현증세Õ 대한 질병분류ß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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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É¯®ü ÷×율 관련 용õ
    ¬. 연단위 ý½ : Þì¬ É¯할 ®전Õ ÷×를 줄 때 1년ùö ùÉú 

날Õ ý ÷×를 원®Õ 더한 ®æ을 ö음 1년의 원
®으ü Ý는 ÷× 계산방½을 말þ니ö. 

@연단위 ý½A
Þì¬ É¯할 ®전Õ ÷×를 줄 때, 1년ùö ùÉú 날Õ ý ÷×를 
원®Õ 더한 ®æ을 ö음 1년의 원®으ü Ý는 ÷× 계산방½을 말þ
니ö.
원® 100원, ÷×율 연 10%를 ¬정할 때
- 1년 후 원½® : 100원 + (100원×10%) = 110원
- 2년 후 원½® : 110원 + (110원×10%) = 121원   

    .̧ 평균공Þ÷율 : 전체 ü험Þì 공Þ÷율의 평균으ü, ÷ 계þ 체결 
ÞØ의 ÷율을 말þ니ö.

                       ÷ 평균공Þ÷율은 ®융¼ø원 홈페÷É(www.fss.or.kr)
의<Æ무×료/ü험Æ무=내<ü험상품×료=ÕÝ 
×인할 Ú 있÷니ö.   

    ö. É용÷율 : ü험료 산출Þ É용한 ÷율ü, ÷ 계þ 체결 ÞØ의 ÷
율을 말þ니ö.

    ÿ. ü험계þ대출÷율 : ü험계þ대출Õ É용되는 ÷율ü써 ÞìÕÝ 별
÷ü 정한 방½Õ 따ÿ 결정되며, ü험®의 É

 ̄또는 ü험료의 환¯을 É연Ý는 경우 등Õ÷ 
É용½니ö.

    ù. õþ환¯® : 계þ÷ õÉ되는 때Õ Þì¬ 계þ×Õ게 돌¼ü는 ®
æ을 말þ니ö.

  4. 기간ü 날짜 관련 용õ    
    ¬. ü험기간 : 계þÕ 따ÿ ü장을 ¿는 기간을 말þ니ö.
    .̧ ÇÆÿ : Þì¬ ÇÆØÕÝ 정상É으ü ÇÆÝ는 날을 말Ý며, ñ

Öÿ, 8관공Ý의 공휴ÿÕ 관한 규정9Õ 따른 공휴ÿ(대체



▶▶▶ 무배당 NH헤아림355건강보험2404(5~6종) 약관

- 52 -

공휴ÿ ÿý)ü 근ü×의 날을 제외þ니ö.
  5. ü험료 관련 용õ    

   ¬. ü장ü험료 : ü험®을 É¯Ý는ó 필Ö한 순ü험료와 부¬ü험료
ü í성되õ있÷니ö. 

   .̧ 부¬ü험료 : Þì 운ÇÕ 필Ö한 계þ체결비용 및 계þ관½비용ü 
ü험® É¯øì를 위한 손õøì비ü í성½니ö.

  6. 기Ð 관련 용õ
     순Úü장성 ü험 : 계þ의 만기ÞÕ É¯되는 ü험®÷ 전Ö Ç는 ü

장성ü험을 말þ니ö.

÷ 상품은 순Úü장성 ü험으ü Þì는 계þ×Õ게 만기환¯®을 É
¯ÝÉ Ï÷니ö.   

제2관 ü험®의 É¯

제3ø(ü험®의 É¯ìç)
Þì는 ü험증권Õ 기재된 피ü험×¬ ü험기간 중Õ 상õ의 ÊÙ결üü써 
ìý한 경우Õ는 ü험¬É®æ을 ÿ반상õìý ü험®으ü ü험Úø×Õ게 
É¯þ니ö.

제4ø(ü험® É¯Õ 관한 세부규정)
d 제3ø(ü험®의 É¯ìç)의<ìý=Õ는 ü험기간Õ ö음 õ² Ý¸의 

ìç¬ À생한 경우를 ÿýþ니ö. 
   1. ä종선ì를 ¿은 경우 : ½원ÕÝ 인정한 ä종기간÷ 끝¸는 때Õ ì

ý한 것으ü 봅니ö.
   2. 관공ÝÕÝ Úõ, Ö재  ̧ ý ¾의 재난을 øìÝì ìý한 것으ü 통

üÝ는 경우 : ¬ù관계등ý부Õ 기재된 ìý연월ÿ을 기준으ü þ니ö.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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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½ 제27ø(ä종의 선ì)A
d 부재×의 생ì¬ 5년간 분명ÝÉ Ï은 때Õ는 ½원은 ÷õ관계인

÷  ̧검ì의 청íÕ 의Ýí ä종선ì를 Ýíý 한ö.
e 전ÉÕ È한 ×, î몰한 선½ 중Õ 있던 ×, ÝĀ한 항공기 중Õ 

있던 ×, 기Ð ìý의 원인÷ 될 위난을 당한 ×의 생ì¬ 전쟁종
É 후 또는 선½의 î몰, 항공기의 ÝĀ 기Ð 위난÷ 종료한 후 1
년간 분명ÝÉ Ï은 때Õ÷ 제1항ü 같ö.   

e<þ스피스·완Ö의료 및 È종ü정Õ 있는 환×의 연명의료 결정Õ 관한 ½
률=Õ 따른 연명의료중단 등 결정 및 ý ÷Þ으ü 피ü험×¬ ìýÝ는 
경우 연명의료중단 등 결정 및 ý ÷Þ은 제3ø(ü험®의 É¯ìç)의 ì
ý의 원인 및 ü험® É¯Õ Ç향을 ûÞÉ Ï÷니ö.

f ü험Úø×와 Þì¬ 제3ø(ü험®의 É¯ìç)의 ü험® É¯ìçÕ 대õ 
þ의ÝÉ 못할 때는 ü험Úø×와 Þì¬ ý께 제3×를 정Ýì ý 제3×의 
의견Õ 따를 Ú 있÷니ö. 제3×는 의료½ 제3ø(의료기관)Õ 규정한 종þ
병원 ÍÎ 전문의 중Õ 정Ý며, ü험® É¯ìç 판정Õ ü는 의료비용은 
Þì¬ 전æ 부öþ니ö.

@의료½ 제3ø(의료기관)A
e 의료기관은 ö음  þ와 같÷ í분한ö.
  1. 의원  ̄의료기관 : 의원, Þü의원, 한의원
  2. ø산원
  3. 병원  ̄ 의료기관 : 병원, Þü병원, 한방병원, Ö양병원, 종þ병원, 

정신병원   

제5ø(ü험®을 É¯ÝÉ Ï는 ìç)
d Þì는 ö음 중 õ² 한¬Éü ü험® É¯ìç¬ À생한 때Õ는 ü험®을 

É¯ÝÉ Ï÷니ö. 
   1. 피ü험×¬ ì의ü ×신을 õ친 경우. ö만, 피ü험×¬ î신상ä 등

으ü ×çü운 의ì결정을 할 Ú Ç는 상ÜÕÝ ×신을 õ친 경우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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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ü험®을 É¯þ니ö.
   2. ü험Úø×¬ ì의ü 피ü험×를 õ친 경우. ö만, ý ü험Úø×¬ 

ü험®의 ÿ부 ü험Úø×인 경우Õ는 ö른 ü험Úø×Õ 대한 ü험
®은 É¯þ니ö.

   3. 계þ×¬ ì의ü 피ü험×를 õ친 경우
4. 피ü험×의 È신, 출산(제왕절¼를 ÿýþ니ö), 산후기. ýÿ  ̧ Þì

¬ ü장Ý는 ü험® É¯ìç와 ü장¼Þÿ부ñ 2년÷ É난 후Õ À
생한 ÷관성 ç산, 불È 및 인공Ú정 관련 þ병증으ü 인한 경우Õ는 
ü험®을 É¯þ니ö. 

@÷관성 ç산, 불È 및 인공Ú정A
 한î표준질병·ì인분류상의 N96~N98Õ õ당Ý는 질병을 말þ니ö.   

   5. 전쟁, 외î의 무½Þì, ×명, 내란, ì변, Ā동

@î신상äA
정신병, 정신½þ, î한 의ß장å 등의 î신장åü 인Ýí ì¼ 변별 
·½ 또는 의ì 결정 ·½÷ Ç는 상Ü를 말þ니ö.   

e Þì는 ö른 þ정÷ Ç으면 피ü험×¬ ÊÆ, Ê무 또는 동þÞ 활동»É
으ü Å래Õ 열거된 Þ위ü 인Ýí 상õ 관련 ü험® É¯ìç¬ À생한 
때Õ는 õ당 ü험®을 É¯ÝÉ Ï÷니ö. 

   1. 전문등반(전문É인 등산용í를 ì용Ýí Ø½ 또는 빙½을 æ르내½
거  ̧ ûÚ한 기à, 경험, ì전훈련을 필Öü Ý는 등반을 말þ니ö), 
글ÿ÷더 ø종, 스카÷ö÷빙, 스쿠버ö÷빙, Þ글ÿ÷딩, Ú상üú, 
ûÿ글ÿ÷딩

   2. ºñüú, ×동ì 또는 æñ¼÷Õ 의한 경기, Þ¼, 흥Þ(÷를 위한 
연÷을 ÿýþ니ö) 또는 Þ운전(ö만, 공용÷ü상ÕÝ Þ운전을 Ý는 
동Í ü험® É¯ìç¬ À생한 경우Õ는 ü장þ니ö)

   3. 선½Õ Ñ승Ý는 것을 Ê무ü Ý는 ì¿÷ Ê무상 선½Õ Ñ승Ýì 
있는 동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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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ø(ü험® É¯ìç의 통É)
계þ× 또는 피ü험×  ̧ü험Úø×는 ü험® É¯ìç의 À생을 Í 때Õ는 
É체 Ç÷ ý ìä을 ÞìÕ 알¼ý þ니ö.

제7ø(ü험®의 청í)
d ü험Úø×는 ö음의 Ý류를 제출Ýì ü험® 또는 ü험료 ¹É면제를 청

íÝíý þ니ö.
   1. 청íÝ(Þì 양ß)
   2. ìì증명Ý(진료비계산Ý, ìý진단Ý, 장õ진단Ý, É원Þ료×인Ý, 

의ìÜ방전(Ü방ø제비) 등)
   3. 신분증(ü민등ý증÷  ̧ 운전면허증 등 본인È을 ×인할 Ú 있는 ì진

÷ 붙은 정부기관ÕÝ ÀÞ한 신분증, 본인÷ Å닌 경우Õ는 본인의 
인¼증명Ý 또는 본인Ý명ìä×인Ý ÿý)

   4. ý ¾Õ ü험Úø×¬ ü험®의 ÚÁ 또는 ü험료 ¹É면제 청íÕ 
필ÖÝí 제출Ý는 Ý류

e 제1항 제2þ의 ìì증명Ý는 의료½ 제3ø(의료기관)ÕÝ 규정한 î내의 
병원, 의원 또는 î외의 의료관련½ÕÝ 정한 의료기관ÕÝ À¯한 것÷õ
ý þ니ö.

제8ø(ü험®의 É¯절ì)
d Þì는 제7ø(ü험®의 청í)ÕÝ 정한 Ý류를 ÙÚ한 때Õ는 ÙÚ증을 ü

½ì 휴대전Ö 문×메ÞÉ 또는 전×우편 등으ü÷ 송부Ý며, ý Ý류를 
ÙÚ한 날ü부ñ 3ÇÆÿ ÷내Õ ü험®을 É¯þ니ö.

e Þì¬ ü험® É¯ìç 또는 ü험료 ¹É면제 ìç를 øì･×인Ý기 위õ 
필Ö한 기간÷ 제1항의 É¯기ÿ을 Íü할 것÷ 명½히 예상되는 경우Õ는 
ý í체É인 ìç와 É¯예정ÿ 및 ü험® ¬É  ̄ 제÷(Þì¬ Ý정Ý는 
ü험®의 50% ÷내를 É )̄Õ 대Ýí 피ü험× 또는 ü험Úø×Õ게 ÊÞ 
통Éþ니ö. ö만, É¯예정ÿ은 ö음  þ의 õ² Ý¸Õ õ당Ý는 경우
를 제외Ýì는 제7ø(ü험®의 청í)ÕÝ 정한 Ý류를 ÙÚ한 날부ñ 30Ç
Æÿ ÷내ÕÝ 정þ니ö.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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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Í송제기
   2. 분쟁ø정 신청
   3. Úì기관의 øì
   4. õ외ÕÝ À생한 ü험ììÕ 대한 øì
   5. 제6항Õ 따른 Þì의 øìÖ청Õ 대한 동의 거부 등 계þ×, 피ü험

× 또는 ü험Úø×의 ÍÈ 있는 ìçü 인Ýí ü험® É¯ìç 또
는 ü험료 ¹É면제 ìç의 øì 및 ×인÷ É연되는 경우

   6. 제4ø(ü험® É¯Õ 관한 세부규정) 제3항Õ 따ÿ ü험® É¯ìç 
또는 ü험료 ¹É면제 ìçÕ 대õ 제3×의 의견Õ 따르기ü 한 경우

@분쟁ø정 신청A
분쟁ø정 신청은 ÷ þ관의<분쟁의 ø정=ø항Õ 따르며 분쟁ø정 
신청 대상기관은 ®융¼ø원의 ®융분쟁ø정위원Þ를 말þ니ö.   

f 제2항Õ 의Ýí 장õÉ¯률의 판정 및 É¯할 ü험®의 결정ü 관련Ýí 
×정된 장õÉ¯률Õ 따른 ü험®을 Íü한 부분Õ 대한 분쟁으ü ü험® 
É¯÷ ¸õÉ는 경우Õ는 ü험Úø×의 청íÕ 따ÿ ÷û ×정된 ü험®
을 먼È ¬É¯þ니ö.

g 제2항Õ 의Ýí Ý¬É인 øì¬ ÷루õÉ는 경우, Þì는 ü험Úø×의 
청íÕ 따ÿ Þì¬ Ý정Ý는 ü험®의 50% 상당æ을 ¬É  ̄ü험®으ü 
É¯þ니ö.

@¬É¯ü험®A
ü험®÷ É¯기한 내Õ É¯되É 못할 것으ü 판단되는 경우 Þì¬ 
예상되는 ü험®의 ÿ부를 먼È É¯Ý는 제÷ü 피ü험×¬ 필Öü 
Ý는 비용을 ü전õ ü기 위õ Þì¬ 먼È É¯Ý는 ÈÞ 교부®을 
말þ니ö.   

h Þì는 제1항의 규정Õ 정한 É¯기ÿ내Õ ü험®을 É¯ÝÉ ÏÝ을 때
(제2항의 규정ÕÝ 정한 É¯예정ÿ을 통É한 경우를 ÿýþ니ö)Õ는 ý 
ö음날부ñ É¯ÿ까É의 기간Õ 대Ýí@별표1A>ü험®을 É¯할 때의 
É¾÷율 계산?ÕÝ 정한 ÷율ü 계산한 ®æ을 ü험®Õ 더Ýí É¯þ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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니ö. ýÿ  ̧계þ×, 피ü험× 또는 ü험Úø×의 ÍÈ 있는 ìçü É¯
÷ É연된 때Õ는 ý õ당기간Õ 대한 ÷×는 더Ýí É¯ÝÉ Ï÷니ö.

i 계þ×, 피ü험× 또는 ü험Úø×는 제15ø(알릴 의무 위반의 효ü) 및 제
2항의 ü험® É¯ìçøì와 관련Ýí 의료기관, î민건½ü험공단, 경찰
Ý 등 관공ÝÕ 대한 Þì의 Ý면Õ 의한 øìÖ청Õ 동의Ýíý þ니ö. 
ö만, 정당한 ìç Ç÷ ÷Õ 동의ÝÉ Ï을 경우 ìä ×인÷ 끝날 때까É 
Þì는 ü험® É¯É연Õ 따른 ÷×를 É¯ÝÉ Ï÷니ö.

j Þì는 제6항의 Ý면øìÕ 대한 동의 Ö청 Þ øì»É, ì용Ü 등을 명
ÞÝì 설명þ니ö.

제9ø(ü험® ¿는 방½의 변경)
d 계þ×(ü험® É¯ìç À생 후Õ는 ü험Úø×)는 Þì의 ìÆ방½ÝÕ

Ý 정한 ¼Õ 따ÿ ü험®의 전부 또는 ÿ부Õ 대Ýí ¸누õ É¯¿거¸ 
ÿÞÕ É¯¿는 방½으ü 변경할 Ú 있÷니ö.

e Þì는 제1항Õ 따ÿ ÿÞÕ É¯할 ®æ을 ¸누õ É¯Ý는 경우Õ는 ¸
중Õ É¯할 ®æÕ 대Ýí 평균공Þ÷율을 연단위 ý½ü 계산한 ®æü 
É용÷율을 연단위 ý½ü 계산한 ®æ 중 큰 ®æ을 더Ý며, ¸누õ É¯
할 ®æ을 ÿÞÕ É¯Ý는 경우Õ는 평균공Þ÷율을 연단위 ý½ü 할인한 
®æü É용÷율을 연단위 ý½ü 할인한 ®æ 중 큰 ®æ을 É¯þ니ö.

제10ø(üÍ변경통É)
d 계þ×(ü험Úø×¬ 계þ×와 ö른 경우 ü험Úø×를 ÿýþ니ö)는 ü

Í 또는 연ĀÜ¬ 변경된 경우Õ는 É체Ç÷ ý 변경내용을 ÞìÕ 알¼ý 
þ니ö.

e 제1항ÕÝ 정한대ü 계þ× 또는 ü험Úø×¬ 변경내용을 알½É Ï은 경
우Õ는 계þ× 또는 ü험Úø×¬ ÞìÕ 알린 최종의 üÍ 또는 연ĀÜü 
등기우편 등 우편¼Õ 대한 기ý÷ ¸는 방½으ü Þì¬ 알린 ì항은 ÿ
반É으ü ÷달Õ 필Ö한 기간÷ É난 때Õ 계þ× 또는 ü험Úø×Õ게 ÷
달된 것으ü 봅니ö.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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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ø(ü험Úø×의 É정)
계þ×는 ü험Úø×를 É정할 Ú 있으며, ü험Úø×를 É정ÝÉ Ï은 때
Õ는 ìýü험®의 경우는 피ü험×의 ½정상Î인, ý 외의 ü험®은 피ü
험×ü þ니ö.

@½정상Î인A
½정상Î인÷ÿ ý은 피상Î인의 ìýÕ 의Ýí 민½의 규정Õ 의한 
상Î순위Õ 따ÿ 상Î¿는 ×를 말þ니ö.   

제12ø(대표×의 É정)
d 계þ× 또는 ü험Úø×¬ 2명 ÷상인 경우Õ는  대표×를 1명을 É정Ý

íý þ니ö. ÷ 경우 ý 대표×는  ö른 계þ× 또는 ü험Úø×를 대
½Ý는 것으ü þ니ö.

e É정된 계þ× 또는 ü험Úø×의 Í재¬ ×äÝÉ Ï은 경우Õ는 ÷ 계þ
Õ 관Ýí Þì¬ 계þ× 또는 ü험Úø× 1명Õ 대Ýí 한 Þ위는  
ö른 계þ× 또는 ü험Úø×Õ게÷ 효½÷ ûï니ö.

f 계þ×¬ 2명 ÷상인 경우Õ는 ý ÍÈ을 연대ü þ니ö.

@계þ×¬ 2명 ÷상인 경우A
계þ×¬ 2명 ÷상인 경우, 계þ 전 알릴 의무, ü험료¹É의무 등 ü
험계þÕ 따른 계þ×의 의무를 연대ü þ니ö.

@연대A
2인 ÷상÷ 공동으ü ÍÈÉ는 것을 뜻Ý며, ×¬ Ì무의 전부를 ÷
Þ할 ÍÈ을 É되(É분만큼 분할Ýí ÍÈ을 É는 것ü는 ö½), ö만 
õ² 1인의 ÷Þ으ü ¸ºÉ ì¿ø÷ ÍÈ을 면Ý게 되는 것을 말þ
니ö.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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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þ 전 알릴 의무A
상½ 제651ø(ìÉ의무위반으ü 인한 계þõÉ)ÕÝ 정Ýì 있는 의무. 
계þ×  ̧ 피ü험×는 청þ할 때Õ Þì¬ 청þÝÕÝ 질문한 중Ö한 
ì항Õ 대õ ìä대ü 알¼ý Ý며, 위반Ý는 경우 계þ의 õÉ 또는 
ü험® 부É  ̄등 불÷ø을 당할 Ú 있÷니ö.

@계þ 전 알릴 의무 ÷Þ 절ìA
ü험계þ×, 피ü험×는 ü험Õ ¬É할 때 청þÝ의 질문ì항Õ ìä
대ü 기재Ýì ×필Ý명(전×Ý명 ÿý)을 õý þ니ö(단, 전Ö를 ÷
용Ýí 계þ을 체결Ý는 경우Õ는 음성ú음으ü 대체þ니ö).

@상½ 제651ø(ìÉ의무위반으ü 인한 계þõÉ)A
ü험계þ당ÞÕ ü험계þ× 또는 피ü험×¬ ì의 또는 중대한 üäü 
인Ýí 중Ö한 ì항을 ìÉÝÉ Å니Ý거  ̧ 부ä의 ìÉ를 한 때Õ는 
ü험×는 ý ìä을 Í 날ü부ñ 1월내Õ, 계þ을 체결한 날ü부ñ 3
년내Õ 한Ýí 계þ을 õÉ할 Ú 있ö. ýÿ  ̧ ü험×¬ 계þ당ÞÕ 
ý ìä을 알Ý거  ̧중대한 üäü 인Ýí 알É 못한 때Õ는 ýÿÝÉ 
Å니Ýö.

@상½ 제651ø의2(Ý면Õ 의한 질문의 효½)A
ü험×¬ Ý면으ü 질문한 ì항은 중Ö한 ì항으ü Ý정한ö.

제3관 계약×의 계약 전 알릴 의무 등

제13ø(계þ 전 알릴 의무)
계þ× 또는 피ü험×는 청þ할 때(진단계þ의 경우Õ는 건½진단할 때를 
말þ니ö) 청þÝÕÝ 질문한 ì항Õ 대Ýí 알ì 있는 ìä을 반üÞ ìä
대ü 알¼ý(÷Ý<계þ 전 알릴 의무=ÿ Ý며, 상½상<ìÉ의무=와 같
÷니ö)þ니ö. ö만, 진단계þ의 경우 의료½ 제3ø(의료기관)의 규정Õ 따
른 종þ병원ü 병원ÕÝ Ê장 또는 ¼인÷ äÞ한 건½진단Ý ì본 등 건½
상Ü를 판단할 Ú 있는 ×료ü 건½진단을 대신할 Ú 있÷니ö.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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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ì례A
계þ 청þ을 Ý면Ý ü험설계ìÕ게 ì혈Ù÷ 있öì만 얘기ÝÆ을 
뿐, 청þÝ의 계þ 전 알릴 ì항Õ Å무런 기재÷ ÝÉ ÏÝ을 경우Õ
는 ü험설계ìÕ게만 ì혈Ù 병½을 얘기ÝÆöì Ý더ÿ÷ Þì는 계
þ 전 알릴 의무 위반을 ÷çü 계þ을 õÉÝì ü험®을 É¯ÝÉ 
Ï을 Ú 있÷니ö.

  
※ 의료½ 제3ø(의료기관) 내É 제3ø의2(병원등)의 규정Õ 의한 병

원 : 30¼ ÷상의 병상(또는 Ö양병상)을 ¾춘 병원, Þü병원, 한
방병원(또는 Ö양병원)

※ 의료½ 제3ø(의료기관) 내É 제3ø의3(종þ병원)의 규정Õ 의한 
종þ병원 : 100¼ ÷상의 병상 í비, 병상ÚÕ 따ÿ ÿ정 ¼Ú의 
진료ü»을 ¾Ýì,  진료ü»ùö 전ÎÝ는 전문의를 둘 것   

제14ø(상õü험계þ 후 알릴 의무)
d 계þ× 또는 피ü험×는 ü험기간 중Õ 피ü험×Õ게 ö음  þ의 변경÷ À생

한 경우Õ는 우편, 전Ö, 방문 등의 방½으ü É체 Ç÷ ÞìÕ 알¼ý þ니ö.
   1. ü험증권 등Õ 기재된 ÊÆ 또는 Ê무의 변경
     ¬. 현재의 ÊÆ 또는 Ê무¬ 변경된 경우
     .̧ ÊÆ÷ Ç는 ×¬ 취Ê한 경우
     ö. 현재의 ÊÆ을 ý만둔 경우

[ÊÆ]
1) 생계çÉ 등을 위Ýí ÿ정한 기간동Í(예: 6¼월 ÷상) 계ÎÝí 

종ìÝ는 ÿ
2) 1)Õ õ당ÝÉ Ï는 경우Õ는 ¼인의 ìÞÉ 신분Õ 따르는 위Þ¸ 

×½를 말ý
   예) Þ생, û취ÞÅ동, 무Ê 등
[Ê무]
ÊÍ÷  ̧ÊÆ상 ÍÈ을 Éì ö당Ýí 맡은 ÿ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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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ü험증권 등Õ 기재된 피ü험×의 운전 »É÷ 변경된 경우
     예) ×¬용ÕÝ ÇÆ용으ü 변경, ÇÆ용ÕÝ ×¬용으ü 변경 등
   3. ü험증권 등Õ 기재된 피ü험×의 운전í부¬ 변경된 경우
     예) 비운전×ÕÝ 운전×ü 변경, 운전×ÕÝ 비운전×ü 변경 등
   4. ÷륜×동ì 또는 원동기장Þ ×전거(전동õüü, 전동÷륜평Þì, 전

동기의 동½만으ü 움Êÿ Ú 있는 ×전거 등 ¼인형 ÷동장Þ를 ÿ
ý)를 계ÎÉ으ü ì용(ÊÆ, Ê무 또는 동þÞ 활동ü 출퇴근용÷ 
등으ü üü ì용Ý는 경우Õ 한ý)Ý게 된 경우(ö만, 전동휠체õ, 
의료용 스쿠ñ 등 üÞüø용 의×ì는 제외þ니ö.)

e Þì는 제1항의 통Éü 인Ýí 위험의 변동÷ À생한 경우Õ는 제21ø(계
þ내용의 변경 등)Õ 따ÿ 계þ내용을 변경할 Ú 있÷니ö.

[위험변경Õ 따른 계þ변경 절ì]
위험변경ì항 통É(우편, 전Ö, 방문 등)

³
계þ×, 피ü험×의 계þ변경ì항 ×인 후 청þ

³
계þ변경ì항 인Ú îì

³
정산®æ Ü½(환  ̄또는 Ý¬¹É)

³
계þ변경 완료

f Þì는 제2항Õ 따ÿ 계þ내용을 변경할 때 위험÷ ¼Í된 경우Õ는 ü험
료를 ¼æÝì, ÷후 기간 ü장을 위한 재원인 계þ×É¾æ 등의 ì÷ü 
인Ýí À생한 정산®æ(÷Ý <정산®æ=÷ÿ þ니ö)을 환¯Ýí ü¾니
ö. 한편 위험÷ 증¬된 경우Õ는 ü험료의 증æ 및 정산®æ의 Ý¬¹É
을 Öí할 Ú 있으며, 계þ×는 ÷를 ¹ÉÝíý þ니ö.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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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험변경 Þ õþ환¯® 정산A
제1항Õ 따ÿ 위험÷ 증¬·¼Í되는 경우 ÷후기간 ü장을 위한 재원
인 계þ×É¾æ 등의 ì÷ü 계þ×¬ Ý¬ü ¹ÉÝíý 할(또는 반
환¿을) ®æ÷ À생할 Ú 있÷니ö.  

g 제1항의 통ÉÕ 따ÿ 위험의 증¬ü ü험료를 더 내ý 할 경우 Þì¬ 청
í한 Ý¬ü험료(정산®æ을 ÿýþ니ö)를 계þ×¬ ¹ÉÝÉ ÏÝ을 때, 
Þì는 위험÷ 증¬되기 전Õ É용된 ü험Ö율(÷Ý <변경전 Ö율=÷ÿ þ
니ö)의 위험÷ 증¬된 후Õ É용õý 할 ü험Ö율(÷Ý <변경후 Ö율=÷
ÿ þ니ö)Õ 대한 비율Õ 따ÿ ü험®을 í¼Ýí É¯þ니ö. ö만, 증¬
된 위험ü 관계Ç÷ À생한 ü험® É¯ìçÕ 관õÝ는 원래대ü É¯þ
니ö.

h 계þ× 또는 피ü험×의 ì의 또는 중대한 üäü 제1항  þ의 변경ìä
을 ÞìÕ 알½É ÏÝ을 경우 변경후 Ö율÷ 변경전 Ö율üö 높을 때Õ
는 Þì는 ý 변경ìä을 Í 날부ñ 1¼월 ÷내Õ 계þ× 또는 피ü험×Õ
게 제4항Õ 따ÿ ü장¼을 통üÝì ÷Õ 따ÿ ü험®을 É¯þ니ö.

@계þ×É¾æA
장래의 ü험®, õþ환¯® 등을 É¯Ý기 위Ýí 계þ×¬ ¹É한 ü
험료 중 ÿ정æ을 Þì¬ É¾õ 둔 ®æ을 말þ니ö.   

@중대한 üäA
ü의의무의 위반÷ 현È한 üä,<중대한 üä=, Ê 현È한 부ü의, 
Ü만의 경우üÝ ø®만 ü의를 ÝÆö면 충분히 피õ의 À생을 ú을 
Ú 있É음Õ÷ ý ü의øì Ü만히 한 높은 ½÷의 ü의의무위반   

제15ø(알릴 의무 위반의 효ü)
d Þì는 Å래와 같은 ìä÷ 있을 경우Õ는 손õ의 À생í부Õ 관계Ç÷ ÷ 

계þ을 õÉ할 Ú 있÷니ö.
   1. 계þ× 또는 피ü험×¬ ì의 또는 중대한 üäü 제13ø(계þ 전 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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릴 의무)를 위반Ýì ý 의무¬ 중Ö한 ì항Õ õ당Ý는 경우
   2. 뚜¿한 위험의 증¬와 관련된 제14ø(상õü험계þ 후 알릴 의무) 제

1항ÕÝ 정한 계þ 후 알릴 의무를 계þ× 또는 피ü험×의 ì의 또
는 중대한 üäü ÷ÞÝÉ ÏÝ을 때

e 제1항 제1þ의 경우Õ÷ 불íÝì ö음 중 Ý¸Õ õ당Ý는 경우Õ는 Þì
는 계þ을 õÉ할 Ú Ç÷니ö.

   1. Þì¬ 계þ당ÞÕ ý ìä을 알Ý거  ̧üäü 인Ýí 알É 못ÝÆ을 때
   2. Þì¬ ý ìä을 Í 날부ñ 1¼월 ÷상 É¼거  ̧또는 제1Þ ü험료

를 ¿은 때부ñ ü험® É¯ìç¬ À생ÝÉ Ïì 2년(진단계þ의 경
우 질병Õ 대Ýí는 1년)÷ É¼을 때

   3. 최Í계þ을 체결한 날(갱신형 계þ의 경우 최Í계þ õ당ÿ을 말þ니
ö)부ñ 3년÷ É¼을 때

   4. Þì¬ ÷ 계þ을 청þ할 때 피ü험×의 건½상Ü를 판단할 Ú 있는 
기Í×료(건½진단Ý ì본 등)Õ 따ÿ 승¹한 경우Õ 건½진단Ý ì
본 등Õ 명기되õ 있는 ì항으ü ü험® É¯ìç¬ À생ÝÆ을 때
(계þ× 또는 피ü험×¬ ÞìÕ 제출한 기Í×료의 내용 중 중Öì
항을 ì의ü ìäü ö르게 Ø성한 때Õ는 계þ을 õÉ할 Ú 있÷니ö)

   5. ü험설계ì 등÷ 계þ× 또는 피ü험×Õ게 ìÉ할 기Þ를 üÉ ÏÝ
거  ̧ 계þ× 또는 피ü험×¬ ìä대ü ìÉÝ는 것을 방õ한 경우, 
계þ× 또는 피ü험×Õ게 ìä대ü ìÉÝÉ Ï게 ÝÆ거  ̧ 부ä한 
ìÉ를 권çÝ을 때. ö만, ü험설계ì 등의 Þ위¬ ÇÉö Ý더ÿ÷ 
계þ× 또는 피ü험×¬ ìä대ü ìÉÝÉ Ï거  ̧부ä한 ìÉ를 Ý
öì 인정되는 경우Õ는 계þ을 õÉ할 Ú 있÷니ö.

f 제1항Õ 따ÿ 계þ을 õÉÝÆ을 때Õ는 제33ø(õþ환¯®) 제1항Õ 따른 
õþ환¯®을 계þ×Õ게 É¯þ니ö.

g 제1항 제1þÕ 의한 계þ의 õÉ¬ ü험® É¯ìç À생 후Õ ÷루õ진 
경우Õ Þì는 ü험®을 É¯ÝÉ Ï으며, 계þ 전 알릴 의무 위반ìä(계
þõÉ 등의 원인÷ 되는 위반ìä을 í체É으ü 명Þ)뿐만 Å니ÿ 계þ 
전 알릴 의무ì항÷ 중Ö한 ì항Õ õ당되는 ìç를<반대증거¬ 있는 경
우 ÷의를 제기할 Ú 있÷니ö=ÿ는 문í와 ý께 계þ×Õ게 Ý면 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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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Ý 등으ü 알¼ ü¾니ö. Þì¬ 전×문Ýü Í내Ýì× 할 경우Õ
는 계þ×Õ게 Ý면 또는<전×Ý명½=제2ø 제2þÕ 따른 전×Ý명으ü 
동의를 ÿõ Ú신×인을 ø건으ü 전×문Ý를 송신Ýíý þ니ö. 계þ×
의 전×문Ý Ú신÷ ×인되기 전까É는 ý 전×문Ý는 송신되É Ï은 것으
ü 봅니ö. Þì는 전×문Ý¬ Ú신되É Ï은 것을 ×인한 경우Õ는 Ý면
(등기우편 등)으ü öÞ 알¼ü¾니ö.

h 제1항 제2þÕ 의한 계þ의 õÉ¬ ü험® É¯ìç À생 후Õ ÷루õ진 
경우Õ는 제14ø(상õü험계þ 후 알릴 의무) 제4항 또는 제5항Õ 따ÿ ü
험®을 É¯þ니ö.

i 제1항Õ÷ 불íÝì 알릴 의무를 위반한 ìä÷ ü험® É¯ìç À생Õ 
Ç향을 û쳤음을 Þì¬ 증명ÝÉ 못한 경우Õ는 제4항 및 제5항Õ 관계Ç
÷ þ정한 ü험®을 É¯þ니ö.

j Þì는 ö른 ü험¬É내îÕ 대한 계þ 전 알릴 의무 위반을 ÷çü 계þ
을 õÉÝ거  ̧ü험® É¯을 거절ÝÉ Ï÷니ö.

k 제28ø(ü험료의 ¹É을 연체Ýí õÉ된 계þ의 부활(효½Þý))Õ 따ÿ 
÷ 계þ÷ 부활(효½Þý)된 경우Õ는 부활(효½Þý)계þ을 제2항의 최Í
계þ으ü 봅니ö. ö만, 부활(효½Þý)÷ íÿ ì례 À생된 경우Õ는 
의 부활(효½Þý)계þ을 최Í계þ으ü 봅니ö.

제16ø(ì기Õ 의한 계þ)
d 계þ× 또는 피ü험×¬ 대½진단, þ¼ì용을 Ú단으ü 진단절ì를 통ü

Ý거  ̧진단Ý 위·변ø 또는 청þÿ ÷전Õ Ø 또는 인간면î결핍¼÷ÿ스
(HIV) ¼ý의 진단 ×정을 ¿은 후 ÷를 숨기ì ¬ÉÝ는등 ì기Õ 의Ýí 
계þ÷ 성¾되É음을 Þì¬ 증명Ý는 경우Õ는 계þÿ부ñ 5년 ÷내(ì기
ìä을 Í 날부ñ 1¼월 ÷내)Õ 계þ을 취Í할 Ú 있÷니ö.

e 제1항Õ 따ÿ 계þ÷ 취Í된 경우Õ는 Þì는 ÷û ¹É한 ü험료를 계þ
×Õ게 돌¼ ü¾니ö. 

f ü험료 ¹É÷ 면제된 경우 제2항의<÷û ¹É한 ü험료=는 계þ×¬ ä
제ü ¹É한 ü험료ü þ니ö.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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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관 ü험계약의 성립과 유É

제17ø(ü험계þ의 성¾) 
d 계þ은 계þ×의 청þü Þì의 승¹으ü ÷루õ집니ö. 
e Þì는 피ü험×¬ 계þÕ ÉþÝÉ Ï은 경우Õ는 승¹을 거절Ý거  ̧별

÷의 ø건(ü험¬É®æ 제한, ÿ부ü장 제외, ü험® í¼, ü험료 할증 
등)을 붙í 승¹할 Ú 있÷니ö.

@ü험¬É®æ 제한A
피ü험×¬ ¬É 할 Ú 있는 최대 ü험¬É®æ을 제한Ý는 방½을 
말þ니ö. 

@ÿ부ü장 제외(부öü)A
ÿ반É인 경우üö 위험÷ 높은 피ü험×¬ ¬ÉÝ기 위한 방½의 Ý
¸ü, û정 질병 또는 û정 신체 부위를 ü장ÕÝ 제외Ý는 방½을 말
þ니ö. 

@ü험® í¼A
ÿ반É인 경우üö 위험÷ 높은 피ü험×¬ ¬ÉÝ기 위한 방½의 Ý
¸ü, ü험 ¬É 후 기간÷ 경üýÕ 따ÿ 위험의 크기 및 정÷¬ Ø
ì ¼ÍÝ는 위험Õ 대õ É용Ýí ü험 ¬É 후 ÿ정기간 내Õ ü험
ìì¬ À생할 경우 û½ 정õ진 비율ü ü험®을 ¼æÝí É¯Ý는 
방½을 말þ니ö. 

@ü험료 할증A
ÿ반É인 경우üö 위험÷ 높은 피ü험×¬ ¬ÉÝ기 위한 방½의 Ý
¸ü, ü험 ¬É 후 기간÷ 경üýÕ 따ÿ 위험의 크기 및 정÷¬ Ø
ì 증¬Ý는 위험 또는 기간의 경üÕ 상관Ç÷ ÿ정한 상Ü를 çÉ
Ý는 위험Õ É용Ý는 방½으ü 정÷Õ 따ÿ û별ü험료를 Ý¬ü 부
¬Ý는 방½을 말þ니ö. 

  

f Þì는 계þ의 청þ을 ¿ì 제1Þ ü험료를 ¿은 경우Õ 건½진단을 ¿É 
Ï는 계þ은 청þÿ, 진단계þ은 진단ÿ(재진단의 경우Õ는 최종진단ÿ)부
ñ 30ÿ ÷내Õ 승¹ 또는 거절Ýíý Ý며, 승¹한 때Õ는 ü험증권을 ü
¾니ö. ýÿ  ̧30ÿ ÷내Õ 승¹ 또는 거절의 통É¬ Ç으면 승¹된 것으
ü 봅니ö.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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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 Þì¬ 제1Þ ü험료를 ¿ì 승¹을 거절한 경우Õ는 거절통É와 ý께 ¿
은 ®æ을 계þ×Õ게 돌¼ ü½며, ü험료를 ¿은 기간Õ 대Ýí 평균공
Þ÷율 + 1%를 연단위 ý½ü 계산한 ®æ을 더Ýí É¯þ니ö. ö만, Þ
ì는 계þ×¬ 제1Þ ü험료를 신용카üü ¹É한 계þ의 승¹을 거절Ý는 
경우Õ는 신용카ü의 ý출을 취ÍÝ며 ÷×를 더Ýí É¯ÝÉ Ï÷니ö.

h Þì¬ 제2항Õ 따ÿ ÿ부ü장 제외 ø건을 붙í 승¹ÝÆ더ÿ÷ 청þÿü
부ñ 5년(갱신형 계þ의 경우Õ는 최Í 청þÿü부ñ 5년)÷ É¸는 동Í 
ü장÷ 제외되는 질병으ü Ý¬ 진단(단순 건½검진 제외) 또는 Þ료 ìä
÷ Ç을 경우, 청þÿü부ñ 5년÷ É난 ÷후Õ는 ÷ þ관Õ 따ÿ ü장þ
니ö.

i 제5항의<청þÿü부ñ 5년÷ É¸는 동Í=÷ÿ ý은 ÷ þ관 제27ø(ü
험료의 ¹É÷ 연체되는 경우 ¹É최ì(øÎ)와 계þ의 õÉ)ÕÝ 정한 계
þ의 õÉ¬ À생ÝÉ Ï은 경우를 말þ니ö.

j ÷ ü통þ관 제28ø(ü험료의 ¹É을 연체Ýí õÉ된 계þ의 부활(효½Þ
ý))ÕÝ 정한 계þ의 부활÷ ÷루õ진 경우 부활을 청þ한 날을 제5항의 
청þÿü Ýí É용þ니ö.

제18ø(청þ의 철Þ) 
d 계þ×는 ü험증권을 ¿은 날 부ñ 15ÿ ÷내Õ ý 청þ을 철Þ할 Ú 있÷

니ö. ö만, Þì¬ 건½상Ü 진단을 É원Ý는 계þ, ü험기간÷ 90ÿ ÷내
인 계þ 또는 전문®융Í비×¬ 체결한 계þ은 청þ을 철Þ할 Ú Ç÷니ö. 

@전문®융Í비×A
ü험계þÕ 관한 전문성, ×산규º 등Õ 비Ýõ ü험계þÕ 따른 위험
¼Ú·½÷ 있는 ×üÝ, î¬, É방×Þ단체, 한î은Þ, ®융Þì, ü
권상장½인 등을 ÿýÝ며<®융Í비×üþÕ 관한 ½률=제2ø(정의) 
제9þÕÝ 정Ý는 전문®융Í비×를 말þ니ö.

@ÿ반®융Í비×A
전문®융Í비×¬ Å닌 계þ×를 말þ니ö.   

e 제1항Õ÷ 불íÝì 청þ한 날부ñ 30ÿ(만65세 ÷상의 계þ×¬ 통신Ú
단 중 전Ö를 ÷용Ýí 체결한 계þ은 45ÿ)÷ Íü된 계þ은 청þ을 철Þ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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할 Ú Ç÷니ö.
f 청þ철Þ는 계þ×¬ 전Öü 신청Ý거 ,̧ 철Þ의ì를 표ÞÝ기 위한 Ý면, 

전×우편, 휴대전Ö 문×메세É 또는 ÷Õ 준Ý는 전×É 의ì표Þ(÷Ý 
8Ý면 등9÷ÿ þ니ö)를 À송한 때 효½÷ À생þ니ö. 계þ×는 Ý면 등
을 À송한 때Õ ý À송 ìä을 ÞìÕ É체Ç÷ 알¼ý þ니ö.

g 계þ×¬ 청þ을 철Þ한 때Õ는 Þì는 청þ의 철Þ를 ÙÚ한 날부ñ 3Ç
Æÿ ÷내Õ ¹É한 ü험료를 돌¼ü½며, ü험료 반환÷ ¸õ진 기간Õ 
대Ýí는 ÷ 계þ 제8ø(ü험®의 É¯절ì)ÕÝ ü험® É¯÷ É연되는 
경우 É용되는 ÷×율을 É용Ýí 계산한 ®æ을 더Ýí É¯þ니ö. ö
만, 계þ×¬ 제1Þ ü험료를 신용카üü ¹É한 계þ의 청þ을 철ÞÝ는 
경우Õ는 Þì는 청þ의 철Þ를 ÙÚ한 날부ñ 3ÇÆÿ ÷내Õ õ당 신용
카üÞìü Ýí® 대®청í를 ÝÉ Ï÷ý õý Ý며, ÷ 경우 Þì는 ü
험료를 반환한 것으ü 봅니ö.

h 청þ을 철Þ할 때Õ ÷û ü험® É¯ìç¬ À생ÝÆ으  ̧계þ×¬ ý ü
험® É¯ìç¬ À생한 ìä을 알É 못한 경우Õ는 청þ철Þ의 효½은 À
생ÝÉ Ï÷니ö.

i 제1항ÕÝ ü험증권을 ¿은 날Õ 대한 ö툼÷ À생한 경우 Þì¬ ÷를 증
명Ýíý þ니ö.

제19ø(þ관교부 및 설명의무 등) 
d Þì는 계þ×¬ 청þ할 때Õ 계þ×Õ게 þ관의 중Ö한 내용을 설명Ýí

ý Ý며, 청þ 후Õ ö음  þ의 방½ 중 계þ×¬ 원Ý는 방½을 ×인Ý
í É체 Ç÷ þ관 및 계þ× ü관용 청þÝ를 제공Ýí ü¾니ö. 만þ, 
Þì¬ 전×우편 및 전×É 의ì표Þü 제공한 경우 계þ× 또는 ý 대½
인÷ þ관 및 계þ× ü관용 청þÝ 등을 Ú신ÝÆ을 때Õ는 õ당 문Ý를 
ü린 것으ü 봅니ö. 

   1. Ý면교부
   2. 우편 또는 전×우편
   3. 휴대전Ö 문×메세É 또는 ÷Õ 준Ý는 전×É 의ì표Þ
e 제1항ü 관련Ýí 통신판ý계þ의 경우 Þì는 계þ×¬ ¬É한 ûþ만 ÿ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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ý한 þ관을 ü½며, 전Ö를 ÷용Ýí 체결Ý는 계þ은 계þ×의 동의를 
ÿõ ö음의 방½으ü þ관의 중Ö한 내용을 설명할 Ú 있÷니ö.

   1. 전Ö를 ÷용Ýí 청þ내용, ü험료¹É, ü험기간, 계þ 전 알릴 의
무, þ관의 중Ö한 내용 등 계þ을 체결Ý는 ó 필Ö한 ì항을 질문 
또는 설명Ý는 방½. ÷ 경우 계þ×의 ÷변ü ×인내용을 음성 ú음
ý으ü써 þ관의 중Ö한 내용을 설명한 것으ü 봅니ö.

@þ관의 중Ö한 내용A
ìÞ통념Õ 비Ýõ ì½÷ ü험계þ체결의 í부  ̧ 대¬를 결정Ý는 
ó ÊÙÉ인 Ç향을 û칠 Ú 있는 ì항을 말Ý는 것으üÝ, ü험þ관
Õ 기재되õ 있는 ü험상품의 내용, ü험료율의 체계, ü험청þÝ상 
기재ì항의 변동 및 ü험×의 면Íìç 등 ö음의 내용을 말þ니ö. 
 - 청þ의 철ÞÕ 관한 ì항
 - É¯한÷, 면Íì항, ¼æÉ  ̄ì항 등 ü험® É¯제한 ø건
 - ìÉ의무 위반의 효ü
 - 계þ의 취Í 및 무효Õ 관한 ì항
 - õþ환¯®Õ 관한 ì항
 - 분쟁ø정절ìÕ 관한 ì항
 - 만기 Þ ×동갱신되는 ü험계þ의 경우 ×동갱신의 ø건
 - ÈÞ성 ü험계þ의 공Þ÷율
 - ç¼당 ü험계þ의 경우 계þ× ¼당Õ 관한 ì항
 - ý ¾Õ þ관Õ 기재된 ü험계þ의 중Öì항

  

@통신판ý계þA
전Ö·우편·인ñ넷 등 통신Ú단을 ÷용Ýí 체결Ý는 계þ을 말þ니ö.   

f Þì¬ 제1항Õ 따ÿ 제공될 þ관 및 계þ×¬ ü관용 청þÝ를 청þ할 때 
계þ×Õ게 전달ÝÉ Ï거  ̧þ관의 중Ö한 내용을 설명ÝÉ Ï은 때 또는 
계þ을 체결할 때 계þ×¬ 청þÝÕ ×필Ý명(날인(÷장을 찍음) 또는 전
×Ý명½ 제2ø 제2þÕ 따른 전×Ý명을 ÿýþ니ö)을 ÝÉ Ï은 때Õ는 
계þ×는 계þ÷ 성¾한 날 부ñ 3¼월 ÷내Õ 계þ을 취Í할 Ú 있÷
니ö.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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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Ý명½ 제2ø 제2þÕ 따른 전×Ý명A
Ý명×를 ×인Ýì Ý명×¬ õ당 전×문ÝÕ Ý명을 ÝÆ음을 ¸Ð
내는ó ÷용Ý기 위Ýí 전×문ÝÕ 첨부되거  ̧ 논½É으ü 결þ된 
전×É 형Ü의 정ü를 말þ니ö.   

@×필Ý명A
날인(÷장을 찍음) 및 전×Ý명½ 제2ø 제2þÕ 따른 전×Ý명을 ÿ
ýþ니ö.   

g 제3항Õ÷ 불íÝì 전Ö를 ÷용Ýí 계þ을 체결Ý는 경우 ö음의  þ
의 õ² Ý¸를 충ùÝ는 때Õ는 ×필Ý명을 생략할 Ú 있으며, 제2항의 
규정Õ 따른 음성ú음 내용을 문ÝÖ한 ×인Ý를 계þ×Õ게 ü½으ü써 
계þ× ü관용 청þÝ를 전달한 것으ü 봅니ö.

   1. 계þ×, 피ü험× 및 ü험Úø×¬ 동ÿ한 계þ의 경우
   2. 계þ×, 피ü험×¬ 동ÿÝì ü험Úø×¬ 계þ×의 ½정상Î인인 

계þÿ 경우
h 제3항Õ 따ÿ 계þ÷ 취Í된 경우Õ는 Þì는 계þ×Õ게 ÷û ¹É한 ü

험료를 돌¼ ü½며, ü험료를 ¿은 기간Õ 대Ýí ü험계þ대출÷율을 연
단위 ý½ü 계산한 ®æ을 더Ýí É¯þ니ö.

제20ø(계þ의 무효) 
d ö음 중 한 ¬ÉÕ õ당Ý는 경우Õ는 계þ을 무효ü Ý며 ÷û ¹É한 ü

험료를 돌¼ü¾니ö. ö만, Þì의 ì의 또는 üäü 계þ÷ 무효ü 된 경
우와 Þì¬ 승¹ 전Õ 무효È을 알Ý거  ̧알 Ú 있É음Õ÷ ü험료를 반
환ÝÉ Ï은 경우Õ는 ü험료를 ¹É한 날의 ö음날부ñ 반환ÿ까É의 기
간Õ 대Ýí Þì는 ü험계þ대출÷율을 연단위 ý½ü 계산한 ®æ을 더
Ýí 돌¼ ü¾니ö.

   1. Ð인의 ìý을 ü험® É¯ìçü Ý는 계þÕÝ 계þ을 체결할 때까
É 피ü험×의 Ý면(<전×Ý명½=제2ø제2þÕ 따른 전×Ý명÷ 있
는 경우üÝ 상½ ÞÞÁ 제44ø의2Õ 정Ý는 ¼Õ 따ÿ 본인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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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½ 제731ø(Ð인의 생명의 ü험)A
Ð인의 ìý을 ü험ììü Ý는 ü험계þÕ는 ü험계þ 체결ÞÕ ý 
Ð인의 Ý면(<전×Ý명½=제2ø 제2þÕ 따른 전×Ý명÷ 있는 경우
üÝ 대통ÁÁ으ü 정Ý는 ¼Õ 따ÿ 본인×인 및 위ø·변ø 방ÉÕ 
대한 신뢰성을 ¾춘 전×문Ý를 ÿý한ö)Õ 의한 동의를 ÿõý 한ö. 

@상½ ÞÞÁ 제44ø의 2(Ð인의 생명ü험)A
½ 제731ø 제1항Õ 따른 본인 ×인 및 위ø·변ø 방ÉÕ 대한 신뢰성
을 ¾춘 전×문Ý는 ö음  þ의 Ö건을 º두 ¾춘 전×문Ýü 한ö. 

1. 전×문ÝÕ ü험® É¯ìç, ü험®æ, ü험계þ×와 ü험Úø×
의 신원, ü험기간÷ ÉÖ 있을 것

2. 전×문ÝÕ ½ 제731ø제1항Õ 따른 전×Ý명(÷Ý<전×Ý명=÷ÿ 
한ö)을 Ý기 전Õ 전×Ý명을 할 ì¿을 ÊÙ 만¸Ý 전×Ý명을 

및 위ø·변ø 방ÉÕ 대한 신뢰성을 ¾춘 전×문Ý를 ÿý)Õ 의한 
동의를 ÿÉ Ï은 경우. ö만, 단체¬ 규þÕ 따ÿ í성원의 전부 또
는 ÿ부를 피ü험×ü Ý는 계þ을 체결Ý는 경우Õ는 ÷를 É용ÝÉ 
Ï÷니ö. ÷ 때 단체ü험의 ü험Úø×를 피ü험× 또는 ý 상Î인
÷ Å닌 ×ü É정할 때Õ는 단체의 규þÕÝ 명ÞÉ으ü 정한 경우
¬ Å니면 ÷ 계þ을 É용þ니ö.

   2. 만15세 û만×, î신상ä× 또는 î신½þ×를 피ü험×ü Ýí ìý
을 ü험® É¯ìçü 한 경우. ö만, î신½þ×¬ 계þ을 체결Ý거

 ̧ÍÎ단체의 규þÕ 따ÿ 단체ü험의 피ü험×¬ 될 때Õ 의ì·½
÷ 있는 경우Õ는 계þ÷ ç효þ니ö.

   3. 계þ을 체결할 때 계þÕÝ 정한 피ü험×의 ¸÷Õ û달되É거  ̧Í
ü되É을 경우. ö만, Þì¬ ¸÷의 íæ를 À견ÝÆ을 때 ÷û 계þ
¸÷Õ ÷달한 경우Õ는 ç효한 계þ으ü ü ,̧ 제2þ의 만15세 û만
×Õ 관한 예외¬ 인정되는 것은 Åû니ö.

e ü험료 ¹É÷ 면제된 경우 제1항의<÷û ¹É한 ü험료=는 계þ×¬ ä
제ü ¹É한 ü험료ü þ니ö.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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Ý는 ì¿÷ ü험계þÕ 동의Ý는 본인È을 ×인Ý는 절ì를 거쳐 
Ø성될 것

3. 전×문ÝÕ 전×Ý명을 한 후Õ ý 전×Ý명을 한 ì¿÷ ü험계þ
Õ 동의한 본인È을 ×인할 Ú 있÷ý É문정ü를 ÷용Ý는 등 ½
무부장관÷ ìÞÝ는 Ö건을 ¾Ýõ Ø성될 것

4. 전×문Ý 및 전×Ý명의 위øㆍ변ø í부를 ×인할 Ú 있을 것
  

@î신상ä× 및 î신½þ×A
<î신상ä×>
î신상ä×(心神喪失者)ÿ ý은 의ß은 있으  ̧ 장å의 정÷¬ îÝí 
×신의 Þ위 결ü를 þ½É으ü 판단할 ·½을 ¾É 못한 ì¿을 말
þ니ö.
<î신½þ×>
î신½þ×(心神薄弱者)ÿ ý은 î신상ä의 상Ü까É는 ÷르É ÏÝ으

,̧ ù음÷  ̧ 정신의 장åü 인Ýí ì¼을 변별할 ·½÷  ̧ 의ì를 
결정할 ·½÷ ûþ한 ì¿을 말þ니ö.

  

제21ø(계þ내용의 변경 등)
d 계þ×는 Þì의 승¹을 ÿõ ö음의 ì항을 변경할 Ú 있÷니ö. ÷ 경우 

승¹을 Ý면 등으ü 알½거  ̧ü험증권의 뒷면Õ 기재Ýí ü¾니ö. ö만 
õþ환¯® ûÉ¯형 상품의 경우 ü험종», ü험기간, ü험료 ¹É기간, 
피ü험×의 변경, ü험¬É®æ의 증æ 및 ü장의 Ý¬는 신청할 Ú Ç÷
니ö.

   1. ü험종»
   2. ü험기간
   3. ü험료 ¹Éü기, ¹É방½ 및 ¹É기간
   4. 계þ×, 피ü험×
   5. ü험¬É®æ, ü험료 등 기Ð 계þ의 내용
e 계þ×는 ü험Úø×를 변경할 Ú 있으며 ÷ 경우Õ는 Þì의 승¹÷ 필Ö

ÝÉ Ï÷니ö. ö만, 변경된 ü험Úø×¬ ÞìÕ 권½를 대항Ý기 위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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Ý는 계þ×¬ ü험Úø×¬ 변경되É음을 ÞìÕ 통ÉÝíý þ니ö.

@부¬설명A
계þ×¬ ü험Úø×¬ 변경되É음을 ÞìÕ 통ÉÝ기 전Õ ü험® 
É¯ìç¬ À생한 경우 Þì는 변경 전 ü험Úø×Õ게 ü험®을 É
¯할 Ú 있÷니ö. Þì¬ 변경 전 ü험Úø×Õ게 ü험®을 É¯한 
경우 변경된 ü험Úø×Õ게는 별÷ü ü험®을 É¯ÝÉ Ï÷니ö.   

f Þì는 계þ×¬ 제1Þ ü험료를 ¹É한 때부ñ 1년 ÷상 É난 ç효한 계
þ으üÝ ý ü험종»의 변경을 Ö청할 때Õ는 Þì의 ìÆ방½ÝÕÝ 정
Ý는 방½Õ 따ÿ ÷를 변경Ýí ü¾니ö. ö만 5종(õþ환¯®ûÉ¯형
b(¹É중0%,¹É후50%), ¹É면제형) 및 6종(õþ환¯®ûÉ¯형b(¹É
중0%,¹É후50%),¹É면제û부¬형)의 경우 ü험종»을 변경할 Ú Ç÷
니ö.

g Þì는 계þ×¬ 제1항 제5þÕ 따ÿ ü험¬É®æ을 ¼æÝì× 할 때Õ
는 ý ¼æ된 부분은 õÉ된 것으ü ü며, ÷ü써 Þì¬ É¯Ýíý 할 õ
þ환¯®÷ 있을 때Õ는 제33ø(õþ환¯®) 제1항Õ 따른 õþ환¯®을 
계þ×Õ게 É¯þ니ö.

@¼æA
ü험료, ü험®, 계þ×É¾æ 등을 산정Ý는 기준÷ 되는 ¬É®æ을 
계þÞ 선Ý한 ®æüö É은 ®æ으ü 줄÷는 것을 말þ니ö.(÷Õ 
따ÿ ü험료, ü험® 및 õþ환¯®÷ 줄õ듭니ö)   

h 계þ×¬ 제2항Õ 따ÿ ü험Úø×를 변경Ýì× 할 경우Õ는 ü험® É¯
ìç¬ À생Ý기 전Õ 피ü험×¬ Ý면으ü 동의Ýíý þ니ö.

i Þì는 제1항Õ 따ÿ 계þ×를 변경한 경우, 변경된 계þ×Õ게 ü험증권 
및 þ관을 교부Ýì 변경된 계þ×¬ Ö청Ý는 경우, þ관의 중Ö한 내용
을 설명Ýí ü¾니ö.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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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õþ환¯® 정산A
ü험기간, ¹É기간 등 계þ내용의 변경÷ 있는 경우 ÷후기간 ü장을 
위한 재원인 계þ×É¾æ 등의 ì÷ü 계þ×¬ Ý¬ü ¹ÉÝíý 
할(또는 반환¿을) ®æ÷ À생할 Ú 있÷니ö. 

@ü험¬É®æ 등의 ¼æ Þ 환¯®A
ü험¬É®æ, ü험료 등의 ¼æ ÞÕ는 환¯®÷ Ç거  ̧ 최Í¬ÉÞ 
Í내한 õþ환¯®üö Éõ질 Ú 있÷니ö.   

제22ø(ü험¸÷ 등)
d ÷ þ관ÕÝ의 피ü험×의 ¸÷는 ü험¸÷를 기준으ü þ니ö. ö만, 제

20ø(계þ의 무효) 제2þ의 경우Õ는 ä제 만 ¸÷를 É용þ니ö.
e 제1항의 ü험¸÷는 계þÿ 현재 피ü험×의 ä제 만 ¸÷를 기준으ü 6¼

월 û만의 끝Ú는 버½ì 6¼월 ÷상의 끝Ú는 1년으ü Ýí 계산Ý며, ÷
후 ý년 계þ õ당ÿÕ ¸÷¬ 증¬Ý는 것으ü þ니ö.

f 피ü험×의 ¸÷ 또는 성별Õ 관한 청þÝ상 기재ì항÷ ìäü ö른 경우
Õ는 정정된 ¸÷ 또는 성별Õ õ당Ý는 ü험® 및 ü험료ü 변경þ니ö.

@ü험¸÷ 계산 예ÞA
생년월ÿ : 1990년 10월 2ÿ, 현재(계þÿ) : 2024년 4월 13ÿ
 ⇒ 2024년 4월 13ÿ - 1990년 10월 2ÿ = 33년 6월 11ÿ = 34세   

@계þõ당ÿA
최Í계þÿü 동ÿ한 월, ÿ을 말þ니ö. ö만, õ당연÷의 계þõ당
ÿ÷ Ç는 경우Õ는 õ당 월의 ùÉú 날을 계þõ당ÿü þ니ö.
(예Þ) 
계þÿ : 2024년 10월 1ÿ -> 계þõ당ÿ : 10월 1ÿ
계þÿ : 2024년 2월 29ÿ -> 계þõ당ÿ : 2월 말ÿ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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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3ø(계þ의 Í멸)
d 제3ø(ü험®의 É¯ìç)의 ÿ반상õìý ü험®을 É¯한 때Õ는 ý 손

õü상의 원인÷ 생긴 때부ñ ÷ 계þ은 Í멸되며, ÷ 경우<ü험료 및 õ
þ환¯® 산출방½Ý=ÕÝ 정Ý는 ¼Õ 따ÿ Þì¬ É¾한 ìý 당Þ의 
É¾부분 계þ×É¾æ 및 û경üü험료를 계þ×Õ게 É¯þ니ö.

e 피ü험×¬ 제3ø(ü험®의 É¯ìç)ÕÝ ü장ÝÉ Ï는 ìçü ìý한 
경우Õ÷ ÷ 계þ은 Í멸되며, ÷ 경우<ü험료 및 õþ환¯® 산출방½
Ý=ÕÝ 정Ý는 ¼Õ 따ÿ Þì¬ É¾한 ìý 당Þ의 계þ×É¾æ 및 
û경üü험료를 계þ×Õ게 É¯þ니ö.

f 제2항의 계þ×É¾æ É¯ìç¬ À생한 경우 계þ×는 제7ø(ü험®의 
청í) 제1항의 Ý류 중 계þ×É¾æ É¯ü 관련된 Ý류를 제출Ýì 계þ
×É¾æ을 청íÝíý þ니ö. 계þ×É¾æ의 É¯절ì는 제8ø(ü험®
의 É¯절ì)의 규정을 따르며, É¯기ÿ의 ö음 날부ñ É¯ÿ까É의 기
간Õ 대한 ÷×의 계산은 ü험계þ대출÷율을 연단위 ý½ü 계산þ니ö.

@계þ×É¾æA
장래의 ü험®, õþ환¯® 등을 É¯Ý기 위Ýí 계þ×¬ ¹É한 ü
험료 중 ÿ정æ을 Þì¬ É¾õ 둔 ®æ을 말þ니ö.   

　
제5관 ü험료의 납È

제24ø(제1Þ ü험료 및 Þì의 ü장¼Þ)
d Þì는 계þ의 청þ을 승¹Ýì 제1Þ ü험료를 ¿은 때부ñ ÷ þ관÷ 정

한 ¼Õ 따ÿ ü장을 þ니ö. 또한, Þì¬ 청þü ý께 제1Þ ü험료를 ¿
은 후 승¹한 경우Õ÷ 제1Þ ü험료를 ¿은 때부ñ ü장÷ ¼Þ½니ö. 
×동÷체 또는 신용카üü ¹ÉÝ는 경우Õ는 ×동÷체신청 또는 신용카ü
ý출승인Õ 필Ö한 정ü를 제공한 때를 제1Þ ü험료를 ¿은 때ü Ý며, 
계þ×의 ÍÈ 있는 ìçü ×동÷체 또는 ý출승인÷ 불¬·한 경우Õ는 
ü험료¬ ¹É되É Ï은 것으ü 봅니ö.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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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 Þì¬ 청þü ý께 제1Þ ü험료를 ¿ì 청þ을 승¹Ý기 전Õ ü험® É
¯ìç¬ À생ÝÆ을 때Õ÷ ü장¼Þÿ부ñ ÷ þ관÷ 정Ý는 ¼Õ 따ÿ 
ü장을 þ니ö.

@ü장¼ÞÿA
Þì¬ ü장을 ¼ÞÝ는 날üÝ 계þ÷ 성¾되ì 제1Þ ü험료를 ¿
은 날을 말Ý ,̧ Þì¬ 승¹Ý기 전÷ÿ÷ 청þü ý께 제1Þ ü험료
를 ¿은 경우Õ는 제1Þ ü험료를 ¿은 날을 말þ니ö. 또한, ü장¼
Þÿ을 계þÿü 봅니ö.   

f Þì는 제2항Õ÷ 불íÝì ö음 중 한 ¬ÉÕ õ당되는 경우Õ는 ü장을 
ÝÉ Ï÷니ö.

   1. 제13ø(계þ 전 알릴 의무)Õ 따ÿ 계þ× 또는 피ü험×¬ ÞìÕ 알
린 내용÷  ̧건½진단 내용÷ ü험® É¯ìç의 À생Õ Ç향을 û쳤음
을 Þì¬ 증명Ý는 경우

   2. 제15ø(알릴 의무 위반의 효ü)를 준용Ýí Þì¬ ü장을 ÝÉ Ï을 
Ú 있는 경우

   3. 진단계þÕÝ ü험® É¯ìç¬ À생할 때까É 진단을 ¿É Ï은 경
우. ö만, 진단계þÕÝ 진단을 ¿É Ï은 경우ÿ÷ 상õü ü험® É
¯ìç¬ À생Ý는 경우Õ는 ü장을 õü¾니ö.

제25ø(제2Þ ÷후 ü험료의 ¹É)
계þ×는 제2Þ ÷후의 ü험료를 ¹É기ÿ까É ¹ÉÝíý Ý며, Þì는 계
þ×¬ ü험료를 ¹É한 경우Õ는 ÇÚ증을 ÀÞÝí ü¾니ö. ö만, ®융
Þì(우체î을 ÿýþ니ö)를 통Ýí ü험료를 ¹É한 경우Õ는 ý ®융Þ
ì ÀÞ 증빙Ý류를 ÇÚ증으ü 대신þ니ö.

@¹É기ÿA
 계þ×¬ 제2Þ ÷후의 ü험료를 ¹ÉÝ기ü 한 날을 말þ니ö.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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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5-1ø(ü험료 ¹É면제)[5종Õ 한ý]
d Þì는 5종(õþ환¯®ûÉ¯형b(¹É중0%,¹É후50%), ¹É면제형)을 

¬É한 피ü험×¬ ü험료 ¹É기간 중Õ ö음 중 õ² Ý¸Õ õ당Ý는 
ü험ìì¬ À생Ýì 계þ÷ Í멸되É Ï은 경우Õ는 ìÞ ÷후 ü장ü험
료 ¹É을 면제Ýí ü¾니ö.

   1. 상õ의 ÊÙ결üü써 장õ분류표(@별표2A>장õ분류표?참ø)ÕÝ 
정한 장õÉ¯률÷ 80% ÷상Õ õ당Ý는 장õ상Ü¬ 된 경우

   2. ü험료 ¹É기간 중 진단 ×정된 질병으ü 인Ýí 장õ분류표(@별표
2A>장õ분류표?참ø)ÕÝ 정한 장õÉ¯률÷ 80% ÷상Õ õ당Ý
는 장õ상Ü¬ 된 경우 

   3.<Øü장¼Þÿ=÷후Õ<Ø=으ü 진단 ×정된 경우
   4.<뇌졸중=으ü 진단 ×정된 경우
   5.<¯성î근경É증=으ü 진단 ×정된 경우
e 제1항 제3þ의<Øü장¼Þÿ=은 ü험계þÿ부ñ ý 날을 ÿýÝí 90ÿ

÷ É난 날의 ö음날ü Ý며, ÷ 경우 ü험계þÿ은 ÷ 계þ의 제1Þ ü험
료를 ¿은 날ü þ니ö.

f 제1항 제3þ의<Øü장¼Þÿ=전ÿ ÷전Õ 진단 ×정된<Ø=ü 동ÿÝ
거  ̧ö른 신체기관Õ 재À 또는 전÷되õ 제1항 제3þÕÝ 정한 ü장ü험
료 ¹É면제ìç¬ À생한 경우 Þì는 õ당 질병ü 관련된 ü장ü험료 ¹
É을 면제ÝÉ Ï÷니ö. 

   ö만, 청þÿ부ñ ü장¼Þÿ 전ÿ ÷전Õ<Ø=으ü 진단 ×정 ¿더ÿ÷
<ü장¼Þÿ ÷후 5년÷ É¸는 동Í=ý<Ø=으ü Ý¬ 진단(단순건½ 
검진 제외) 또는 Þ료ìä÷ Ç을 경우, ü장¼Þÿ부ñ 5년÷ É난 ÷후
Õ는 ü장ü험료의 ¹É을 면제þ니ö.

g 제3항의<ü장¼Þÿ ÷후 5년÷ É¸는 동Í=÷ÿ ý은 제27ø(ü험료
의 ¹É÷ 연체되는 경우 ¹É최ì(øÎ)와 계þ의 õÉ)ÕÝ 정한 계þ의 
õÉ¬ À생ÝÉ Ï은 경우를 말þ니ö.

h 제28ø(ü험료의 ¹É을 연체Ýí õÉ된 계þ의 부활(효½Þý))ÕÝ 정
한 계þ의 부활÷ ÷루õ진 경우 부활(효½Þý)을 청þ한 날을 제3항의 
청þÿü Ýí É용þ니ö.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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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부활(효½Þý)되는 계þ의 ü장¼Þ는 제28ø(ü험료의 ¹É을 연체Ýí 
õÉ된 계þ의 부활(효½Þý))을 따¾니ö. 단, 부활(효½Þý)Þ<Ø=Õ 
대한 ü장¼Þÿ(ÍÈ¼Þÿ)은 부활(효½Þý)ÿü부ñ ý날을 ÿýÝí 
90ÿ÷ É난날의 ö음날É니ö.

j 제1항 제3þ 내É 제5þÕÝ 정한 질병의 정의 및 진단×정은<c. 상õ 
및 질병관련 û별þ관 [5종] 3-1. ü험료¹É면제대상(355간편¬É)ü장 
û별þ관=제4ø(Ø의 정의 및 진단×정), 제5ø(뇌졸중의 정의 및 진단×
정), 제6ø(¯성î근경É증의 정의 및 진단×정)을 따¾니ö.

k 제1항 제1þ 및 제2þÕÝ 정한 장õ상ÜÕ 대한 판정기준은<c. 상õ 
및 질병관련 û별þ관 [5종] 3-1. ü험료¹É면제대상(355간편¬É)ü
장 û별þ관=제3ø(ü험® É¯Õ 관한 세부규정)를 따¾니ö.

l 제1항Õ÷ 불íÝì 제5ø(ü험®을 É¯ÝÉ Ï는 ìç)Õ õ당Ý는 ì
çü ü험ìì¬ À생한 경우Õ는 ü장ü험료 ¹É을 면제Ýí ü½É 
Ï÷니ö.

m<d. 갱신형 ü장 û별þ관=Õ õ당Ý는 û별þ관의 경우Õ는 제1항 내É 
제6항Õ 따ÿ ü험료 ¹É면제¬ 되É더ÿ÷ õ당 ü험기간의 만기¬ ÷래
Ýí È롭게 ×동 갱신되는 경우 갱신 전 ü험ììü 인한 ü험료 ¹É면
제를 É용ÝÉ Ïì, 갱신계þ의 ü장ü험료를 계Î ¹ÉÝíý þ니ö.

n ü장ü험료의 ¹É÷ 면제되기 ÷전Õ ü험료 ¹É 연체¬ 있는 경우Õ는 
연체된 ü험료를 ¹ÉÝíý Ý며, ¹ÉÝÉ Ï은 경우 제27ø(ü험료의 
¹É÷ 연체되는 경우 ¹É최ì(øÎ)와 계þ의 õÉ)Õ 의õ õÉ될 Ú 있
÷니ö.

o 계þ× 또는 피ü험×  ̧ü험Úø×는 ¹É면제 ìç¬ À생한 경우Õ는 
제6ø(ü험® É¯ìç의 통É)Õ 따ÿ É체Ç÷ ý ìä을 ÞìÕ 알¼ý 
þ니ö.

제26ø(ü험료의 ×동대출¹É)
d 계þ×는 제27ø(ü험료의 ¹É÷ 연체되는 경우 ¹É최ì(øÎ)와 계þ의 

õÉ)Õ 따른 ü험료의 ¹É최ì(øÎ)기간÷ É¸기 전까É Þì¬ 정한 
방½Õ 따ÿ ü험료의 ×동대출¹É을 신청할 Ú 있으며, ÷ 경우 제34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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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ü험계þ대출) 제1항Õ 따른 ü험계þ대출®으ü ü험료¬ ×동으ü ¹É
되õ 계þ은 ç효Ý게 ÉÎ½니ö. ö만, 계þ×¬ Ý면 ÷외Õ 인ñ넷 또는 
전Ö(음성ú음) 등으ü ×동대출¹É을 신청할 경우 Þì는 ×동대출¹É 
신청내î을 Ý면 또는 전Ö(음성ú음) 등으ü 계þ×Õ게 알¼ü¾니ö.

e 제1항의 규정Õ 의한 대출®ü ü험료의 ×동대출 ¹Éÿ의 ö음날부ñ ý 
ö음 ü험료의 ¹É최ì(øÎ)기간까É의 ÷×(ü험계þ대출÷율 ÷내ÕÝ 
Þì¬ 별÷ü 정Ý는 ÷율을 É용Ýí 계산)를 더한 ®æ÷ õ당 ü험료
¬ ¹É된 것으ü 계산한 õþ환¯®ü 계þ×Õ게 É¯할 기Ð º든 É¯
®의 þ계æÕÝ 계þ×의 ÞìÕ 대한 º든 Ì무æ을 뺀 ®æ을 ÍüÝ는 
경우Õ는 ü험료의 ×동대출¹É을 더는 할 Ú Ç÷니ö.

f 제1항 및 제2항Õ 의한 ü험료의 ×동대출¹É 기간은 최Í ×동대출 ¹É
ÿ부ñ 1년을 한÷ü Ý며 ý ÷후의 기간Õ 대한 ü험료의 ×동대출 ¹É
을 위õÝ는 제1항Õ 따ÿ 재신청을 Ýíý þ니ö.

g ü험료의 ×동대출 ¹É÷ ÞÝí진 경우Õ÷ ×동대출 ¹É전 ¹É최ì
(øÎ)기간÷ 끝¸는 날의 ö음날부ñ 1¼월 ÷내Õ 계þ×¬ 계þ의 õ
É를 청í한 때Õ는 Þì는 ü험료의 ×동대출 ¹É÷ ÇÉ던 것으ü Ý
í 제33ø(õþ환¯®)제1항Õ 따른 õþ환¯®을 É¯þ니ö.

h Þì는 ×동대출¹É÷ 종료된 날부ñ 15ÿ ÷내Õ ×동대출¹É÷ 종료
되É음을 Ý면, 전Ö(음성ú음) 또는 전×문Ý(SMS ÿý)등으ü 계þ×
Õ게 Í내Ýí ü¾니ö.

@×동대출¹ÉA
ü험료를 제때Õ ¹ÉÝ기 곤란한 경우Õ 계þ×¬ ×동대출¹É을 신
청Ý면 õ당 ü험 상품의 õþ환¯® ¼위 내ÕÝ ¹É할 ü험료를 ×
동É으ü 대출Ýí ÷를 ü험료 ¹ÉÕ 충당Ý는 Ý비스를 말þ니ö.   

제27ø(ü험료의 ¹É÷ 연체되는 경우 ¹É최ì(øÎ)와 계þ의 õÉ)
d 계þ×¬ 제2Þ ÷후의 ü험료를 ¹É기ÿ까É ¹ÉÝÉ ÏÅ ü험료 ¹É

÷ 연체 중인 경우Õ Þì는 14ÿ(ü험기간÷ 1년 û만인 경우Õ는 7ÿ) 
÷상의 기간을 ¹É최ì(øÎ)기간(¹É최ì(øÎ)기간의 ùÉú 날÷ Ç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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Æÿ÷ Å닌 때Õ는 최ì(øÎ)기간은 ý ö음 날까Éü þ니ö)으ü 정Ý
í Å래 ì항Õ 대Ýí Ý면(등기우편 등), 전Ö(음성ú음) 또는 전×문Ý 
등으ü 알¼ü¾니ö. ö만, õÉ 전Õ À생한 ü험® É¯ìçÕ 대Ýí 
Þì는 ü상Ýí ü½며, õÉ 전Õ ü험료 ¹É 면제 ìç¬ À생한 경우 
Þì는 계þ을 õÉÝÉ Ïì ìÞ ÷후의 ü험료 ¹É을 면제Ýí ü¾니ö.

   1. 계þ×(ü험Úø×와 계þ×¬ ö른 경우 ü험Úø×를 ÿýþ니ö)Õ
게 ¹É최ì(øÎ)기간 내Õ 연체ü험료를 ¹ÉÝíý 한ö는 내용

   2. ¹É최ì(øÎ)기간÷ 끝¸는 날까É ü험료를 ¹ÉÝÉ Ï을 경우 ¹
É최ì(øÎ)기간÷ 끝¸는 날의 ö음날Õ 계þ÷ õÉ된ö는 내용(÷ 
경우 계þ÷ õÉ되는 때Õ는 ÊÞ õþ환¯®ÕÝ ü험계þ대출원®
ü ÷×¬ ì¼된ö는 내용을 ÿýþ니ö)

e Þì¬ 제1항Õ 따른 ¹É최ì(øÎ) 등을 전×문Ýü Í내Ýì× 할 경우
Õ는 계þ×Õ게 Ý면, 전×Ý명½ 제2ø 제2þÕ 따른 전×Ý명으ü 동의
를 ÿõ Ú신×인을 ø건으ü 전×문Ý를 송신Ýíý Ý며, 계þ×¬ 전×
문ÝÕ 대Ýí Ú신을 ×인Ý기 전까É는 ý 전×문Ý는 송신되É Ï은 것
으ü 봅니ö. Þì는 전×문Ý¬ Ú신되É Ï은 것을 ×인한 경우Õ는 제1
항ÕÝ 정한 내용을 Ý면(등기우편 등) 또는 전Ö(음성ú음)ü öÞ 알¼ 
ü¾니ö.

f 제1항Õ 따ÿ 계þ÷ õÉ된 경우Õ는 제33ø(õþ환¯®) 제1항Õ 따른 
õþ환¯®을 계þ×Õ게 É¯þ니ö.

@¹É최ì(øÎ)A
þ정된 기ÿ까É ü험료¬ ¹É되É Ï을 경우, Þì¬ 계þ×Õ게 ¹
É을 재ÎÝ는 것을 말þ니ö.   

제28ø(ü험료의 ¹É을 연체Ýí õÉ된 계þ의 부활(효½Þý))
d 제27ø(ü험료의 ¹É÷ 연체되는 경우 ¹É최ì(øÎ)와 계þ의 õÉ)Õ 

따ÿ 계þ÷ õÉ되É으  ̧õþ환¯®을 ¿É Ï은 경우(ü험계þ대출 등
Õ 따ÿ õþ환¯®÷ ì¼되É으  ̧¿É Ï은 경우 또는 õþ환¯®÷ Ç
는 경우를 ÿýþ니ö) 계þ×는 õÉ된 날부ñ 3년 ÷내Õ Þì¬ 정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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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ìÕ 따ÿ 계þ의 부활(효½Þý)을 청þ할 Ú 있÷니ö. Þì¬ 부활(효
½Þý)을 승¹한 때Õ 계þ×는 부활(효½Þý)을 청þ한 날까É의 연체
된 ü험료Õ ÷ 계þ의 평균공Þ÷율 + 1% ¼위 내ÕÝ Þì¬ 정Ý는 ÷
율ü 계산한 ®æ을 더Ýí ¹ÉÝíý þ니ö.

e 제1항Õ 따ÿ õÉ계þ을 부활(효½Þý)Ý는 경우Õ는 제13ø(계þ 전 알
릴 의무), 제15ø(알릴 의무 위반의 효ü), 제16ø(ì기Õ 의한 계þ), 제
17ø(ü험계þ의 성¾) 및 제24ø(제1Þ ü험료 및 Þì의 ü장¼Þ)를 준
용þ니ö. ÷ 때 Þì는 õÉ 전 À생한 ü험® É¯ìç를 ÷çü 부활(효
½Þý)을 거절ÝÉ Ï÷니ö.

f 제1항ÕÝ 정한 계þ의 부활÷ ÷루õ진 경우ÿ÷ 계þ× 또는 피ü험×¬ 
최Í계þ 청þÞ(2Þ ÷상 부활÷ ÷루õ진 경우 종전 º든 부활 청þ ÿ
ý) 제13ø(계þ 전 알릴 의무)를 위반한 경우Õ는 제15ø(알릴 의무 위반
의 효ü)¬ É용½니ö.

@부활(효½Þý)A
ü험료 ¹É을 연체Ýí 계þ÷ õÉ되ì 계þ×¬ õþ환¯®을 ¿
É Ï을 경우 Þì¬ 정Ý는 Í정의 절ìÕ 따ÿ õÉ된 계þ을 öÞ 
되살½는 것을 말þ니ö.   

제29ø(½제집Þ 등으ü 인한 õÉ계þ의 û별부활(효½Þý))
d Þì는 계þ×의 õþ환¯® 청í권Õ 대한 ½제집Þ, öü권äÞ, î세 

및 É방세 체¹Ü분절ìÕ 따ÿ 계þ÷ õÉ된 경우 õÉ 당Þ의 ü험Úø
×¬ 계þ×의 동의를 ÿõ 계þ õÉü Þì¬ Ì권×Õ게 É¯한 ®æ을 
ÞìÕ É¯Ýì 제21ø(계þ내용의 변경 등) 제1항의 절ìÕ 따ÿ 계þ× 
명의를 ü험Úø×ü 변경Ýí 계þ의 û별부활(효½Þý)을 청þ할 Ú 있
음을 ü험Úø×Õ게 통ÉÝíý þ니ö. 

e Þì는 제1항Õ 따른 계þ× 명의변경 신청 및 계þ의 û별부활(효½Þý) 
청þ을 승¹þ니ö.

f Þì는 제1항의 통É를 É정된 ü험Úø×Õ게 Ýíý þ니ö. ö만, Þì
는 ½정상Î인÷ ü험Úø×ü É정된 경우Õ는 제1항의 통É를 계þ×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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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 할 Ú 있÷니ö.
g Þì는 제1항의 통É를 계þ÷ õÉ된 날부ñ 7ÿ ÷내Õ Ýíý þ니ö.
h ü험Úø×는 통É를 ¿은 날(제3항Õ 따ÿ 계þ×Õ게 통É된 경우Õ는 

계þ×¬ 통É를 ¿은 날을 말þ니ö)부ñ 15ÿ ÷내Õ 제1항의 절ì를 ÷
Þ할 Ú 있÷니ö.

@용õ풀÷A
1. ½제집Þ÷란 î¬의 집Þ기관÷ Ì권×를 위Ýí 집Þ권원Õ 표Þ

된 ì½상의 청í권을 î¬권½으ü ½제É으ü ä현Þô는 것을 
말þ니ö.

2. öü권äÞ÷란 öü권을 설정한 Ì권×¬ Ì무를 ÷ÞÝÉ Ï는 
Ì무×Õ 대Ýí õ당 öü권을 äÞÝ는 것을 말þ니ö.

3. î세 및 É방세 체¹Ü분 절ì란 î세 또는 É방세를 체¹할 경우 
î세 기본½ 및 É방세½Õ 의Ýí 체¹된 세®Õ 대Ýí ¬산® 
징Ú, øÎ장 À부 및 재산 Ù류 등의 집Þ을 Ý는 것을 말þ니ö.

   ½원은 Ì권×의 신청Õ 따른 ½제집Þ 및 öü권äÞ으ü Ì무×
의 õþ환¯®을 Ù류할 Ú 있으며, ½원의 Ýî명Á 또는 전부명
ÁÕ 따ÿ Þì는 Ì권×Õ게 õþ환¯®을 É¯Ý게 ½니ö.

   또한, î세 및 É방세 체¹Þ î세청 및 É방×Þ단체Õ 의õ Ì무
×의 õþ환¯®÷ Ù류될 Ú 있으며, 체¹Ü분 절ìÕ 따ÿ Þì
는 Ì권×Õ게 õþ환¯®을 É¯Ý게 ½니ö.

  

제6관 계약의 해É 및 해약환¯® 등

제30ø(계þ×의 È의õÉ 및 피ü험×의 Ý면동의 철Þ)
d 계þ×는 계þ÷ Í멸Ý기 전Õ는 언제든É 계þ을 õÉ할 Ú 있으며, ÷ 

경우 Þì는 제33ø(õþ환¯®) 제1항Õ 따른 õþ환¯®을 계þ×Õ게 
É¯þ니ö. ö만, Ð인을 위한 계þ의 경우Õ는 계þ×는 ý Ð인의 동의
를 ÿ거  ̧ü험증권을 ÍÉ한 경우Õ 한Ýí 계þ을 õÉ할 Ú 있÷니ö.

e 제20ø(계þ의 무효)Õ 따ÿ ìý을 ü험® É¯ìçü Ý는 계þÕÝ 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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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으ü 동의를 한 피ü험×는 계þ의 효½÷ çÉ되는 기간Õ는 언제든É 
Ý면동의를 장래를 향Ýí 철Þ할 Ú 있으며, Ý면동의 철Þü 계þ÷ õ
É되õ Þì¬ É¯Ýíý 할 õþ환¯®÷ 있을 때Õ는 제33ø(õþ환¯
®) 제1항Õ 따른 õþ환¯®을 계þ×Õ게 É¯þ니ö.

제30ø의2(위½계þ의 õÉ)
d 계þ×는 ÿ®융Í비×üþÕ 관한 ½률Ā 제47ø 및 관련규정÷ 정Ý는 ¼

Õ 따ÿ 계þ체결Õ 대한 Þì의 ½위반ì항÷ 있는 경우 계þ체결ÿ부ñ 
5년 ÷내의 ¼위ÕÝ 계þ×¬ 위반ì항을 Í 날부ñ 1년 ÷내Õ 계þõÉ
ÖíÝÕ 증빙Ý류를 첨부Ýí 위½계þ의 õÉ를 Öí할 Ú 있÷니ö.

@위½계þA
®융Í비×üþÕ 관한 ½률 제47øÕÝ 정한 Éþ성원ß, É정성원
ß, 설명의무, 불공정ÇÆÞ위 ®É 또는 부당권çÞ위 ®É를 위반한 
계þ을 말þ니ö.   

e Þì는 õÉÖí를 ¿은 날부ñ 10ÿ ÷내Õ ÚĀí부를 계þ×Õ 통ÉÝ
íý Ý며, 거절할 때Õ는 거절 ìç를 ý께 통ÉÝíý þ니ö.

f 계þ×는 Þì¬ 정당한 ìç Ç÷ 제1항의 Öí를 따르É Ï는 경우 õ당 
계þ을 õÉ할 Ú 있÷니ö.

g 제1항 및 제3항Õ 따ÿ 계þ÷ õÉ된 경우 Þì는 제33ø(õþ환¯®) 제
5항Õ 따른 õþ환¯®을 계þ×Õ게 É¯þ니ö.

h 계þ×는 제1항Õ 따른 제Ý기간Õ÷ 불íÝì 민½ 등 관계 ½ÁÕÝ 정
Ý는 ¼Õ 따ÿ ½률상의 권½를 Þì할 Ú 있÷니ö. 

제31ø(중대ìçü 인한 õÉ)
d Þì는 Å래와 같은 ìä÷ 있을 경우Õ는 ý ìä을 Í 날부ñ 1¼월 ÷

내Õ 계þ을 õÉ할 Ú 있÷니ö.
   1. 계þ×, 피ü험× 또는 ü험Úø×¬ ü험®을 É¯¿을 »É으ü ì의

ü ü험® É¯ìç를 À생Þ킨 경우
   2. 계þ×, 피ü험× 또는 ü험Úø×¬ ü험® 청íÕ 관한 Ý류Õ 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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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종(õþ환¯®ûÉ¯형b(¹É중0%,¹É후50%), ¹É면제형)의 
õþ환¯® 관련 ç의ì항 A

1. 5종(õþ환¯®ûÉ¯형b(¹É중0%,¹É후50%), ¹É면제형)은 
ü험료 ¹É기간 중 계þ÷ õÉ될 경우 õþ환¯®을 É¯ÝÉ Ï
는 대신 표준형üö ÿ반É으ü È렴한 ü험료ü ü험을 ¬É할 Ú 

의ü ìäü ö른 것을 기재ÝÆ거  ̧ý Ý류 또는 증거를 위ø 또는 
변ø한 경우. ö만, ÷û ü험® É¯ìç¬ À생한 경우Õ는 ü험® 
É¯Õ Ç향을 ûÞÉ Ï÷니ö.

@예ÞA
É원ûþÕ ¬É한 피ü험×¬ 20ÿ간 É원ÝÆ음Õ÷ 불íÝì É원
×인Ý를 변øÝí É원ÿÚ 30ÿÕ õ당Ý는 ü험®을 청í한 경우, 
Þì는 ý ìä을 Í 날ü부ñ 1¼월 ÷내Õ 계þ을 õÉ할 Ú 있÷
니ö. ö만, ÷ 경우Õ÷ Þì는 É원ÿÚ 20ÿÕ õ당Ý는 ü험®을 
É¯þ니ö.   

e Þì¬ 제1항Õ 따ÿ 계þ을 õÉ한 경우 Þì는 ý 취É를 계þ×Õ게 통
ÉÝì 제33ø(õþ환¯®) 제1항Õ 따른 õþ환¯®을 É¯þ니ö.

제32ø(Þì의 파산선ì와 õÉ)
d Þì¬ 파산의 선ì를 ¿은 때Õ는 계þ×는 계þ을 õÉ할 Ú 있÷니ö.
e 제1항의 규정Õ 따ÿ õÉÝÉ Ï은 계þ은 파산선ì 후 3¼월÷ É난 때

Õ는 ý 효½을 Ç÷니ö.
f 제1항의 규정Õ 따ÿ 계þ÷ õÉ되거  ̧제2항의 규정Õ 따ÿ 계þ÷ 효½

을 Ç는 경우Õ Þì는 제33ø(õþ환¯®) 제1항Õ 따른 õþ환¯®을 계
þ×Õ게 É¯þ니ö.

제33ø(õþ환¯®)
d ÷ þ관Õ 따른 õþ환¯®은 ü험료 및 õþ환¯® 산출방½ÝÕ 따ÿ 계

산þ니ö.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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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ý 한 상품É니ö. 
   ö만, ü험료 ¹É기간 완료 ÷후 5종(õþ환¯®ûÉ¯형b(¹É

중0%,¹É후50%), ¹É면제형)의 õþ환¯®은 표준형 õþ환¯
®의 50%Õ õ당Ý는 ®æ으ü Ý며, 부¬된 갱신형 û별þ관의 
경우 전체 ü험기간 동Í õþ환¯®÷ Ç÷니ö.

2. Þì는 5종(õþ환¯®ûÉ¯형b(¹É중0%,¹É후50%), ¹É면제
형) 및 표준형의 ü험료 및 õþ환¯®(환¯률 ÿý) Ú준을 비교·
Í내Ýí ü¾니ö.

  
@ 6종(õþ환¯®ûÉ¯형b(¹É중0%,¹É후50%), 
¹É면제û부¬형)의 õþ환¯® 관련 ç의ì항 A

1. 6종(õþ환¯®ûÉ¯형b(¹É중0%,¹É후50%), ¹É면제û부¬
형)은 ü험료 ¹É기간 중 계þ÷ õÉ될 경우 õþ환¯®을 É¯
ÝÉ Ï는 대신 표준형üö ÿ반É으ü È렴한 ü험료ü ü험을 ¬
É할 Ú 있÷ý 한 상품É니ö. 

   ö만, ü험료 ¹É기간 완료 ÷후 6종(õþ환¯®ûÉ¯형b(¹É
중0%,¹É후50%), ¹É면제û부¬형)의 õþ환¯®은 표준형 õþ
환¯®의 50%Õ õ당Ý는 ®æ으ü Ý며, 부¬된 갱신형 û별þ관
의 경우 전체 ü험기간 동Í õþ환¯®÷ Ç÷니ö.

2. Þì는 6종(õþ환¯®ûÉ¯형b(¹É중0%,¹É후50%), ¹É면제
û부¬형) 및 표준형의 ü험료 및 õþ환¯®(환¯률 ÿý) Ú준을 
비교·Í내Ýí ü¾니ö.

  

e õþ환¯®의 É¯ìç¬ À생한 경우 계þ×는 ÞìÕ õþ환¯®을 청í
Ýíý Ý며, Þì는 청í를 ÙÚ한 날부ñ 3ÇÆÿ ÷내Õ õþ환¯®을 
É¯þ니ö. õþ환¯® É¯ÿ까É의 기간Õ 대한 ÷×의 계산은@별표
1A>ü험®을 É¯할 때의 É¾÷율 계산?Õ 따¾니ö. 

f Þì는 경ü기간별 õþ환¯®Õ 관한 표를 계þ×Õ게 제공Ýí ü¾니ö.
g 제21ø(계þ내용의 변경 등) 제1항 제5þÕÝ 정한 ü험료 등을 ¼æ할 경

우 제1항Õ 정한 õþ환¯®은 Ç거  ̧최Í¬ÉÞ Í내한 ®æüö Éõ질 
Ú 있÷니ö.



무배당 NH헤아림355건강보험2404(5~6종) 보통약관  ◀◀◀

- 85 -

h 제30ø의2(위½계þ의 õÉ)Õ 따ÿ 위½계þ÷ õÉ되는 경우 Þì¬ É
¾한 õÉ 당Þ의 계þ×É¾æ 및 û경üü험료를 반환Ýí ü¾니ö.

제34ø(ü험계þ대출)
d 계þ×는 ÷ 계þ의 õþ환¯® ¼위 내ÕÝ Þì¬ 정한 방½Õ 따ÿ 대

출(÷Ý<ü험계þ대출=÷ÿ þ니ö)을 ¿을 Ú 있÷니ö. ýÿ ,̧ 순Ú
ü장성ü험 등 ü험상품의 종류Õ 따ÿ ü험계þ대출÷ 제한될 Ú÷ 있÷
니ö.

e 계þ×는 제1항Õ 따른 ü험계þ대출®ü ý ÷×를 언제든É 상환할 Ú 
있으며 상환ÝÉ Ï은 때Õ는 Þì는 ü험®, õþ환¯® 등의 É¯ìç¬ 
À생한 날Õ É¯®ÕÝ ü험계þ대출의 원®ü ÷×를 ì¼할 Ú 있÷니ö.

f 제2항의 규정Õ÷ 불íÝì Þì는 제27ø(ü험료의 ¹É÷ 연체되는 경
우 ¹É최ì(øÎ)와 계þ의 õÉ)Õ 따ÿ 계þ÷ õÉ되는 때Õ는 ÊÞ õ
þ환¯®ÕÝ ü험계þ대출의 원®ü ÷×를 ì¼þ니ö.

g Þì는 ü험Úø×Õ게 ü험계þ대출 ìä을 통É할 Ú 있÷니ö.

제35ø(¼당®의 É )̄
Þì는 ÷ 계þÕ 대Ýí 계þ×Õ게 ¼당®을 É¯ÝÉ Ï÷니ö. 
　

제7관 분쟁의 ø정 등

제36ø(분쟁의 ø정)
d 계þÕ 관Ýí 분쟁÷ 있는 경우 분쟁 당ì× 또는 기Ð ÷õ관계인ü Þ

ì는 ®융¼ø원장Õ게 ø정을 신청할 Ú 있으며, 분쟁ø정 ü정ÕÝ 계þ
×는 관계 ½Á÷ 정Ý는 ¼Õ 따ÿ Þì¬ 기ý 및 çÉ･관½Ý는 ×료의 
열¿(ì본의 제공 또는 청취를 ÿý한ö)을 Öí할 Ú 있÷니ö.

e Þì는 ÿ반®융Í비×인 계þ×¬ ø정을 통Ýí ü장Ý는 권½  ̧÷ø의 
¬æ÷ ÿ®융Í비×üþÕ 관한 ½률Ā 제42øÕÝ 정Ý는 ÿ정 ®æ ÷내
인 분쟁ì건Õ 대Ýí ø정절ì¬ ¼Þ된 경우Õ는 관계 ½Á÷ 정Ý는 경
우를 제외Ýì는 Í를 제기ÝÉ Ï÷니ö.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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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7ø(관할½원)
÷ 계þÕ 관한 Í송 및 민ìø정은 계þ×의 üÍÉ를 관할Ý는 ½원으ü 
þ니ö. ö만, Þì와 계þ×¬ þ의Ýí 관할½원을 달½ 정할 Ú 있÷니ö.

제38ø(Í멸Þ효)
ü험®청í권, ü험료 반환청í권, õþ환¯® 청í권, 계þ×É¾æ 반환청
í권은 3년간 ÞìÝÉ Ï으면 Í멸Þ효¬ 완성½니ö.

@Í멸Þ효A
Í멸Þ효는 õ당 청í권을 Þì할 Ú 있는 때부ñ 진Þþ니ö. ü험® 
É¯ìç¬ 2024년 4월 1ÿÕ À생ÝÆ음Õ÷ 2027년 4월 1ÿ까É 
ü험®을 청íÝÉ Ï는 경우 Í멸Þ효¬ 완성되õ ü험® 등을 É¯
¿É 못할 Ú 있÷니ö.   

 
제39ø(þ관의 õÞ)
d Þì는 신의성ä의 원ßÕ 따ÿ 공정Ý게 þ관을 õÞÝíý Ý며 계þ×

Õ 따ÿ ö르게 õÞÝÉ Ï÷니ö.

@신의성ä의 원ßA
권½의 Þì와 의무의 ÷Þ은 신의와 성ä을 ¬Éì Þ동Ýí 상대방
의 신뢰와 기대를 ¼반ÝíÝ는 Í된ö는 원ß(<민½=제2ø 제1항)

@민½ 제2ø(신의성ä) 제1항A
d 권½의 Þì와 의무의 ÷Þ은 신의Õ 좇Å 성ä히 Ýíý 한ö.   

e Þì는 þ관의 뜻÷ 명½ÝÉ Ï은 경우Õ는 계þ×Õ게 ç½Ý게 õÞþ
니ö.

f Þì는 ü험®을 É¯ÝÉ Ï는 ìç 등 계þ×  ̧피ü험×Õ게 불½Ý거
 ̧부ö을 ü는 내용은 ×대Ýí õÞÝÉ Ï÷니ö.

제40ø(설명Ý 교부 및 ü험Í내×료 등의 효½)
d Þì는 ÿ반®융Í비×Õ게 청þ을 권çÝ거  ̧ÿ반®융Í비×¬ 설명을 



무배당 NH헤아림355건강보험2404(5~6종) 보통약관  ◀◀◀

- 87 -

Ö청Ý는 경우 ü험상품Õ 관한 중Ö한 ì항을 계þ×¬ ÷õ할 Ú 있÷ý 
설명Ýì 계þ×¬ ÷õÝÆ음을 Ý명(<전×Ý명½=제2ø 제2þÕ 따른 
전×Ý명을 ÿý), 기명날인 또는 ú취 등을 통õ ×인¿Åý Ý며, 설명Ý
를 제공Ýíý þ니ö.

e 설명Ý, þ관, 계þ× ü관용 청þÝ 및 ü험증권의 제공 ìäÕ 관Ýí 계
þ×와 Þì간Õ ö툼÷ 있는 경우Õ는 Þì¬ ÷를 증명Ýíý þ니ö.

@ü험Í내×료A
계þ의 청þ을 권çÝ기 위õ 만든 ×료 등을 말þ니ö.   

f ü험설계ì 등÷ º집ü정ÕÝ ì용한 Þì 제Ø의 ü험Í내×료(계þ의 
청þ을 권çÝ기 위õ 만든 ×료 등을 말þ니ö)의 내용÷ ÷ þ관의 내용ü 
ö른 경우Õ는 계þ×Õ게 ç½한 내용으ü 계þ÷ 성¾된 것으ü 봅니ö.

제41ø(Þì의 손õ¼상ÍÈ)
d Þì는 계þü 관련Ýí ÈÊ원, ü험설계ì 및 대½Ø의 ÍÈ있는 ìçü 

계þ×, 피ü험× 및 ü험Úø×Õ게 À생된 손õÕ 대Ýí 관계 ½Á 등
Õ 따ÿ 손õ¼상의 ÍÈ을 집니ö.

e Þì는 ü험® É  ̄거절 및 É연É¯의 ìç¬ Ç음을 알Ý거  ̧알 Ú 있
É는ó÷ Í를 제기Ýí 계þ×, 피ü험× 또는 ü험Úø×Õ게 손õ를 ¬
한 경우Õ는 ýÕ 따른 손õ를 ¼상할 ÍÈ을 집니ö.

f Þì¬ ü험® É¯í부 및 É¯®æÕ 관Ýí 현ÈÝ게 공정을 Ç은 þ의
ü ü험Úø×Õ게 손õ를 ¬한 경우Õ÷ Þì는 제2항Õ 따ÿ 손õ를 ¼
상할 ÍÈ을 집니ö.

@현ÈÝ게 공정을 Ç은 þ의A
ìÞ통념상 ÿ반 ü통인÷ÿ면 ý 같은 ÿ을 ÝÉ Ï을 정÷ü 현È
Ý게 공정성을 Ç은 것을 말þ니ö.   

제42ø(¼인정üüþ)
d Þì는 ÷ 계þü 관련된 ¼인정ü를 ÷ 계þ의 체결, çÉ, ü험® 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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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을 위Ýí<¼인정ü üþ½=,<신용정ü의 ÷용 및 üþÕ 관한 ½
률=등 관계 ½ÁÕ 정한 경우를 제외Ýì 계þ×, 피ü험× 또는 ü험Ú
ø×의 동의Ç÷ Ú집, ÷용, øÞ 또는 제공ÝÉ Ï÷니ö. ö만, Þì는 
÷ 계þ의 체결, çÉ, ü험® É  ̄등을 위Ýí 위 관계 ½ÁÕ 따ÿ 계þ
× 및 피ü험×의 동의를 ¿Å ö른 ü험Þì 및 ü험관련단체 등Õ ¼인
정ü를 제공할 Ú 있÷니ö.  

e Þì는 계þü 관련된 ¼인정ü를 Í전Ý게 관½Ýíý þ니ö. 

제43ø(준거½)
÷ 계þ은 대한민î ½Õ 따ÿ 규율되ì õÞ되며, þ관ÕÝ 정ÝÉ Ï은 
ì항은 ®융Í비×üþÕ 관한 ½률, 상½, 민½ 등 관계 ½Á을 따¾니ö.

제44ø(예®ü험Õ 의한 É¯ü장)
Þì¬ 파산 등으ü 인Ýí ü험® 등을 É¯ÝÉ 못할 경우Õ는 예®×ü
þ½ÕÝ 정Ý는 ¼Õ 따ÿ ý É¯을 ü장þ니ö.

@예®×üþ제÷A
예®×üþ제÷란 예®ü험공ì¬ 평ÍÕ ®융기관으ü부ñ ü험료를 
¿Å 기®을 É¾한 후, ®융기관÷ ÇÆ정É  ̧ 파산 등으ü 예®을 
É¯할 Ú Ç게 되면 ®융기관을 대신Ýí 예®을 É¯Ý는 제÷를 
말þ니ö.
÷ ü험계þ은 예®×üþ½Õ 따ÿ 예®ü험공ì¬ üþÝ되, õþ환
¯®(또는 만기 Þ ü험®)Õ 기ÐÉ¯®을 þ한 ®æ÷ 1인당 <5천만
원까É=(본 ü험Þì의 íÐ üþ상품ü þ산) üþ½니ö. ÷와 별÷
ü 본 ü험Þì üþ상품의 ììü험®을 þ산한 ®æ÷ 1인당 <5천
만원까É= üþ½니ö.
ö만, ü험계þ× 및 ü험료 ¹부×¬ ½인÷면 üþ되É Ï÷니ö.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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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종(해약환¯®미지¯형b(납입중0%,납입후50%), 납입면제형)

     6종(해약환¯®미지¯형b(납입중0%,납입후50%), 납입면제미부가형)

a. 상해관련 특별약관

1-1. 일반상해후유장해(80%÷상)(355간편¬È)ü장 특별약관

제1ø(ü험®의 É¯ìç) 
Þì는 ü험증권Õ 기재된 피ü험×¬ ÷ û별þ관의 ü험기간 중Õ 상õ의 
ÊÙ결üü써 장õ분류표(@별표2A>장õ분류표?참ø)ÕÝ 정한 장õÉ¯
률÷ 80% ÷상Õ õ당Ý는 장õ상Ü¬ 된 경우Õ는 최Í 1ÞÕ 한Ýí ÷ 
û별þ관의 ü험¬É®æ을 ÿ반상õ후ç장õ(80%÷상) ü험®으ü ü험Ú
ø×Õ게 É¯þ니ö.

제2ø(ü험® É¯Õ 관한 세부규정) 
d 제1ø(ü험®의 É¯ìç)ÕÝ 장õÉ¯률÷ 상õ À생ÿ부ñ 180ÿ ÷내

Õ ×정되É Ï는 경우Õ는 상õ À생ÿü부ñ 180ÿ÷ 되는 날의 의ì진
단Õ 기ÍÝí ì정될 것으ü 인정되는 상Ü를 장õÉ¯률ü 결정þ니ö. 
ö만, 장õ분류표Õ 장õ판정Þ기를 별÷ü 정한 경우Õ는 ýÕ 따¾니ö.

e 제1항Õ 따ÿ 장õÉ¯률÷ 결정되É으  ̧ý ÷후 ü장¿을 Ú 있는 기간
(계þ의 효½÷ Çõ진 경우Õ는 ü험기간÷ 10년 ÷상인 계þ은 상õ À
생ÿ부ñ 2년 ÷내ü Ýì, ü험기간÷ 10년 û만인 계þ은 상õ À생ÿ부
ñ 1년 ÷내)Õ 장õ상Ü¬ 더 ÆÖ된 때Õ는 ý ÆÖ된 장õ상Ü를 기준
으ü 장õÉ¯률을 결정þ니ö.

(무) NH헤아림355건강ü험2404

특별약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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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 장õ분류표Õ õ당되É Ï는 후ç장õ는 피ü험×의 ÊÆ, ¸÷, 신분 또
는 성별 등Õ 관계Ç÷ 신체의 장õ정÷Õ 따ÿ 장õ분류표의 í분Õ 준Ý
í É¯æ을 결정þ니ö. ö만, 장õ분류표의  장õ분류별 최È É¯률 
장õ정÷Õ ÷르É Ï는 후ç장õÕ 대Ýí는 후ç장õü험®을 É¯ÝÉ 
Ï÷니ö.

g ü험Úø×와 Þì¬ 제1ø(ü험®의 É¯ìç)의 ü험® É¯ìçÕ 대õ 
þ의ÝÉ 못할 때는 ü험Úø×와 Þì¬ ý께 제3×를 정Ýì ý 제3×의 
의견Õ 따를 Ú 있÷니ö. 제3×는 의료½ 제3ø(의료기관)Õ 규정한 종þ
병원 ÍÎ 전문의 중Õ 정Ý며, ü험® É¯ìç 판정Õ ü는 의료비용은 
Þì¬ 전æ 부öþ니ö.

h 같은 상õü 두 ¬É ÷상의 후ç장õ¬ 생긴 경우Õ는 후ç장õ É¯률을 
더Ýí É¯þ니ö. ö만, 장õ분류표의  신체부위별 판정기준Õ 별÷ü 
정한 경우Õ는 ý 기준Õ 따¾니ö.

i ö른 상õü 인Ýí 후ç장õ¬ 2Þ ÷상 À생ÝÆ을 경우Õ는 ý 때ùö 
÷Õ õ당Ý는 후ç장õÉ¯률을 결정þ니ö. ýÿ  ̧ý 후ç장õ¬ ÷û 
장õÉ¯률÷ 결정된 동ÿ한 부위Õ ¬중된 때Õ는 최종 장õ상ÜÕ õ당
Ý는 장õÉ¯률ÕÝ ÷û 결정된 장õÉ¯률을 ì¼Ýí 장õÉ¯률을 
결정þ니ö. ö만, 장õ분류표의  신체부위별 판정기준ÕÝ 별÷ü 정한 
경우Õ는 ý 기준Õ 따¾니ö.

j ÷û ÷ 계þÕÝ 후ç장õü험® É¯ìçÕ õ당되É ÏÝ거 (̧ü장¼Þ 
÷전의 원인Õ 의Ý거  ̧또는 ý ÷전Õ À생한 후ç장õ를 ÿýþ니ö), 
후ç장õü험®÷ É¯되É ÏÝ던 피ü험×Õ게 ý 신체의 동ÿ 부위Õ 
또öÞ 제6항Õ 규정Ý는 후ç장õ상Ü¬ À생ÝÆ을 경우Õ는 Ê전까É
의 후ç장õÕ 대한 후ç장õü험®÷ É¯된 것으ü üì 최종 후ç장õ 
상ÜÕ õ당되는 후ç장õü험®ÕÝ ÷를 ì¼Ýí É¯þ니ö.

제3ø(û별þ관의 Í멸) 
d 제1ø(ü험®의 É¯ìç)의 ÿ반상õ후ç장õ(80%÷상) ü험®을 É¯한 

때Õ는 ý 손õü상의 원인÷ 생긴 때부ñ ÷ û별þ관은 Í멸되며, ÷ û
별þ관의 õþ환¯®을 É¯ÝÉ Ï÷니ö.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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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 피ü험×의 ìý으ü 인Ýí ÷ û별þ관ÕÝ 규정Ý는 ü험® É¯ìç¬ 
더 ÷상 À생할 Ú Ç는 경우Õ는 ÷ û별þ관은 ý 때부ñ 효½÷ Ç으며, 
÷ 경우 Þì는 ÿü험료 및 õþ환¯® 산출방½ÝĀÕÝ 정Ý는 ¼Õ 따ÿ 
Þì¬ É¾한 ìý당Þ ÷ û별þ관의 계þ×É¾æ 및 û경üü험료를 
É¯þ니ö.

f 제2항의 계þ×É¾æ É¯ìç¬ À생한 경우 계þ×는 ü통þ관 제7ø
(ü험®의 청í) 제1항의 Ý류 중 계þ×É¾æ É¯ü 관련된 Ý류를 제
출Ýì 계þ×É¾æ을 청íÝíý þ니ö. 계þ×É¾æ의 É¯절ì는 ü
통þ관 제8ø(ü험®의 É¯절ì)의 규정을 따르며, É¯기ÿ의 ö음 날부
ñ É¯ÿ까É의 기간Õ 대한 ÷×의 계산은 ü험계þ대출÷율을 연단위 
ý½ü 계산þ니ö.

@계þ×É¾æA
장래의 ü험®, õþ환¯® 등을 É¯Ý기 위Ýí 계þ×¬ ¹É한 ü
험료 중 ÿ정æ을 Þì¬ É¾õ 둔 ®æ을 말þ니ö.   

제4ø(준용규정) 
÷ û별þ관ÕÝ 정ÝÉ Ï은 ì항은 ü통þ관을 따¾니ö.

1-2. 일반상해후유장해(80%미만)(355간편¬È)ü장 특별약관

제1ø(ü험®의 É¯ìç) 
Þì는 ü험증권Õ 기재된 피ü험×¬ ÷ û별þ관의 ü험기간 중Õ 상õ의 
ÊÙ결üü써 장õ분류표(@별표2A>장õ분류표?참ø)ÕÝ 정한 장õÉ¯
률÷ 80%û만Õ õ당Ý는 장õ상Ü¬ 된 경우Õ는 장õ분류표ÕÝ 정한 É
¯률을 ÷ û별þ관의 ü험¬É®æÕ 곱Ýí 산출한 ®æ을 ÿ반상õ후ç
장õ(80%û만)ü험®으ü ü험Úø×Õ게 É¯þ니ö.

제2ø(ü험® É¯Õ 관한 세부규정) 
d 제1ø(ü험®의 É¯ìç)ÕÝ 장õÉ¯률÷ 상õ À생ÿ부ñ 180ÿ ÷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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Õ ×정되É Ï는 경우Õ는 상õ À생ÿü부ñ 180ÿ÷ 되는 날의 의ì진
단Õ 기ÍÝí ì정될 것으ü 인정되는 상Ü를 장õÉ¯률ü 결정þ니ö. 
ö만, 장õ분류표Õ 장õ판정Þ기를 별÷ü 정한 경우Õ는 ýÕ 따¾니ö.

e 제1항Õ 따ÿ 장õÉ¯률÷ 결정되É으  ̧ý ÷후 ü장¿을 Ú 있는 기간
(계þ의 효½÷ Çõ진 경우Õ는 ü험기간÷ 10년 ÷상인 계þ은 상õ À
생ÿ부ñ 2년 ÷내ü Ýì, ü험기간÷ 10년 û만인 계þ은 상õ À생ÿ부
ñ 1년 ÷내)Õ 장õ상Ü¬ 더 ÆÖ된 때Õ는 ý ÆÖ된 장õ상Ü를 기준
으ü 장õÉ¯률을 결정þ니ö.

f 장õ분류표Õ õ당되É Ï는 후ç장õ는 피ü험×의 ÊÆ, ¸÷, 신분 또
는 성별 등Õ 관계Ç÷ 신체의 장õ정÷Õ 따ÿ 장õ분류표의 í분Õ 준Ý
í É¯æ을 결정þ니ö. ö만, 장õ분류표의  장õ분류별 최È É¯률 
장õ정÷Õ ÷르É Ï는 후ç장õÕ 대Ýí는 후ç장õü험®을 É¯ÝÉ 
Ï÷니ö.

g ü험Úø×와 Þì¬ 제1ø(ü험®의 É¯ìç)의 ü험® É¯ìçÕ 대õ 
þ의ÝÉ 못할 때는 ü험Úø×와 Þì¬ ý께 제3×를 정Ýì ý 제3×의 
의견Õ 따를 Ú 있÷니ö. 제3×는 의료½ 제3ø(의료기관)Õ 규정한 종þ
병원 ÍÎ 전문의 중Õ 정Ý며, ü험® É¯ìç 판정Õ ü는 의료비용은 
Þì¬ 전æ 부öþ니ö.

h 같은 상õü 두 ¬É ÷상의 후ç장õ¬ 생긴 경우Õ는 후ç장õ É¯률을 
더Ýí É¯þ니ö. ö만, 장õ분류표의  신체부위별 판정기준Õ 별÷ü 
정한 경우Õ는 ý 기준Õ 따¾니ö.

i ö른 상õü 인Ýí 후ç장õ¬ 2Þ ÷상 À생ÝÆ을 경우Õ는 ý 때ùö 
÷Õ õ당Ý는 후ç장õÉ¯률을 결정þ니ö. ýÿ  ̧ý 후ç장õ¬ ÷û 
장õÉ¯률÷ 결정된 동ÿ한 부위Õ ¬중된 때Õ는 최종 장õ상ÜÕ õ당
Ý는 장õÉ¯률ÕÝ ÷û 결정된 장õÉ¯률을 ì¼Ýí 장õÉ¯률을 
결정þ니ö. ö만, 장õ분류표의  신체부위별 판정기준ÕÝ 별÷ü 정한 
경우Õ는 ý 기준Õ 따¾니ö.

j ÷û ÷ 계þÕÝ 후ç장õü험® É¯ìçÕ õ당되É ÏÝ거 (̧ü장¼Þ 
÷전의 원인Õ 의Ý거  ̧또는 ý ÷전Õ À생한 후ç장õ를 ÿýþ니ö), 
후ç장õü험®÷ É¯되É ÏÝ던 피ü험×Õ게 ý 신체의 동ÿ 부위Õ 



무배당 NH헤아림355건강보험2404(5~6종) 특별약관  ◀◀◀

- 93 -

또öÞ 제6항Õ 규정Ý는 후ç장õ상Ü¬ À생ÝÆ을 경우Õ는 Ê전까É
의 후ç장õÕ 대한 후ç장õü험®÷ É¯된 것으ü üì 최종 후ç장õ 
상ÜÕ õ당되는 후ç장õü험®ÕÝ ÷를 ì¼Ýí É¯þ니ö.

k Þì¬ É¯Ýíý 할 Ý¸의 상õü 인한 후ç장õü험®은 ÷ û별þ관
의 ü험¬É®æ을 한÷ü þ니ö.

제3ø(û별þ관의 Í멸) 
d 피ü험×의 ìý으ü 인Ýí ÷ û별þ관ÕÝ 규정Ý는 ü험® É¯ìç¬ 더 

÷상 À생할 Ú Ç는 경우Õ는 ÷ û별þ관은 ý 때부ñ 효½÷ Ç으며, ÷ 경
우 Þì는 ÿü험료 및 õþ환¯® 산출방½ÝĀÕÝ 정Ý는 ¼Õ 따ÿ Þì¬ 
É¾한 ìý당Þ ÷ û별þ관의 계þ×É¾æ 및 û경üü험료를 É¯þ니ö.

e 제1항의 계þ×É¾æ É¯ìç¬ À생한 경우 계þ×는 ü통þ관 제7ø
(ü험®의 청í) 제1항의 Ý류 중 계þ×É¾æ É¯ü 관련된 Ý류를 제
출Ýì 계þ×É¾æ을 청íÝíý þ니ö. 계þ×É¾æ의 É¯절ì는 ü
통þ관 제8ø(ü험®의 É¯절ì)의 규정을 따르며, É¯기ÿ의 ö음 날부
ñ É¯ÿ까É의 기간Õ 대한 ÷×의 계산은 ü험계þ대출÷율을 연단위 
ý½ü 계산þ니ö.

@계þ×É¾æA
장래의 ü험®, õþ환¯® 등을 É¯Ý기 위Ýí 계þ×¬ ¹É한 ü
험료 중 ÿ정æ을 Þì¬ É¾õ 둔 ®æ을 말þ니ö.   

  
제4ø(준용규정) 
÷ û별þ관ÕÝ 정ÝÉ Ï은 ì항은 ü통þ관을 따¾니ö.

1-3. 일반상해수술비(355간편¬È)ü장 특별약관

제1ø(ü험®의 É¯ìç)
Þì는 ü험증권Õ 기재된 피ü험×¬ ÷ û별þ관의 ü험기간 중Õ 상õ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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ÊÙ결üü써 제3ø(Úà의 정의와 장Í)ÕÝ 정한 Úà을 ¿은 경우Õ는 1
ìì당 ÷ û별þ관의 ü험¬É®æ을 ÿ반상õÚà비ü ü험Úø×Õ게 É
¯þ니ö.

제2ø(ü험® É¯Õ 관한 세부규정)
d Ý¸의 ììü 두¬É ÷상의 상õÚà을 ¿은 경우Õ는 Ý¸의 ü험®만 

É¯þ니ö.
e ü험Úø×와 Þì¬ 제1ø(ü험®의 É¯ìç)의 ü험® É¯ìçÕ 대õ 

þ의ÝÉ 못할 때는 ü험Úø×와 Þì¬ ý께 제3×를 정Ýì ý 제3×의 
의견Õ 따를 Ú 있÷니ö. 제3×는 의료½ 제3ø(의료기관)Õ 규정한 종þ
병원 ÍÎ 전문의 중Õ 정Ý며, ü험® É¯ìç 판정Õ ü는 의료비용은 
Þì¬ 전æ 부öþ니ö.

제3ø(Úà의 정의와 장Í)
d ÷ û별þ관ÕÝ ÿÚàĀ÷ÿ ý은 병원 또는 의원의 의ì의 면허를 ¬진 

×(÷Ý ÿ의ìĀÿ þ니ö)Õ 의Ýí Þ료¬ 필ÖÝöì 인정된 경우üÝ 
의료기관ÕÝ 의ì의 관½ ÝÕ Þ료를 ÊÙÉ인 »É으ü 의료기í를 ì
용Ýí 생체(⽣Ü)Õ 절단(切斷, û정부위를 잘ÿ내는 것), 절제(切除, û정
부위를 잘ÿ Çå는 것) 등의 øØ(操作)을 ¬Ý는 것을 말þ니ö.

e 제1항의 ÿÚàĀÕ는 ü건ýÉ부 산Ý 신의료기à평¬위원Þ(향후 제÷변
경ÞÕ는 동 위원Þ와 동ÿ한 기·을 ÚÞÝ는 기관)ü부ñ Í전성ü Þ료
효ü를 인정¿은 최신 Úà기½÷ ÿý½니ö.

@신의료기à평¬위원ÞA
의료½ 제54ø(신의료기à평¬위원Þ의 설Þ 등)Õ 의거 설Þ된 위원
ÞüÝ 신의료기àÕ 관한 최ì의 î의기í를 말þ니ö.  

f 제1항의 Úà은 ×Ý 등ÕÝ Þ료¬ 곤란Ýí 의료½ 제3ø(의료기관) 제2
항Õ 정한 î내의 병원, 의원 또는 î외의 의료관련½ÕÝ 정한 의료기관
ÕÝ Þ한 것Õ 한þ니ö.

g 제1항의 ÚàÕÝ Å래  þ의 ì항은 제외þ니ö.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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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ø인(吸引, üì기 등으ü 빨Åø÷는 것)
   2. 천×(穿刺, ¼늘 또는 관을 꽂Å 체æㆍøÊ을 뽑Å내거  ̧ þ¼을 ü

ÉÝ는 것)등의 øÞ
   3. 신경(神經) ì단(NERVE BLOCK)
   4. û용성형 »É의 Úà
   5. 피È(避妊) »É의 Úà
   6. 검ì 및 진단을 위한 Úà(생검(生檢), ý½경검ì(ú腔鏡檢査) 등)
   7. 기Ð Úà의 정의Õ õ당ÝÉ Ï는 Þà

@기Ð Úà의 정의Õ õ당ÝÉ Ï는 Þà(예Þ)A
 - 절¼, ¼농 또는 ÷관ýÉà
 - ÝÉ정þ류 관련 ìü파/À÷È정þ폐쇄à
 - IPL(Intense Pulsed Light) : Å÷피엘 À÷È Þà
 - Ý간판 관련 경ú외 신경ì단à, ìü파 열Þ료à
 - Þ, ÞÚ, Þ은, Þ근, Þø골의 ÜÞ
 - 기Ð ÷와 çì한 Þà
※ 본 Þàø은 Úà의 정의Õ õ당ÝÉ Ï는 Þà의 예Þü, 예ÞÕ 

기재되õ 있É Ïö Ý더ÿ÷ Úà의 정의Õ õ당ÝÉ Ï는 경우 
ü상되É Ï÷니ö.

  

제4ø(ü험®을 É¯ÝÉ Ï는 ìç)
Þì는 ü통þ관 제5ø(ü험®을 É¯ÝÉ Ï는 ìç) 및 Å래의 ìçÕ 의
Ýí ü험® É¯ìç¬ À생한 때Õ는 ü험®을 É¯ÝÉ Ï÷니ö.
 1. 건½검진, 예방Ù종, 인공ç산
 2. Ç양제, 종þ비Ð민제, þ르몬 þí, ü신용 þþ, 친× ×인을 위한 진

단, 불È검ì, 불ÈÚà, 불Èý원à, üø생ßà(체내, 체외 인공Ú정을 
ÿýþ니ö), 성장Î진ü 관련된 Úà

 3. Å래Õ 열거된 î민건½ü험 비¯í 대상으ü 신체의 필Ú 기·¼선 »
É÷ Å닌 외º¼선 »É의 Þ료를 위한 Úà

    ¬. 쌍꺼풀Úà(÷중검Úà. ö만, Í검ÝÚ, Í검내반 등을 Þ료Ý기 
위한 Þ½¼선 »É의 ÷중검Úà은 ü상þ니ö), ß성형Úà(융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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à), ç방×대(ö만, ç방Ø 환×의 ç방재건à은 ü상þ니ö)ㆍÞÍ
à, É방øÉà, ü½살제거à 등

    .̧ ìÞ교정, Í와½증(양쪽 눈을 ¼싸ì 있는 뼈와 뼈 ì÷의 거½
¬ 넓은 증상)의 교정 등 Þ계 Úàü써 Þ½¼선 »É÷ Å닌 
외º¼선 »É의 Úà

    ö. Í경, 콘Ýú렌É 등을 대체Ý기 위한 Þ½교정à(î민건½ü험 Ö
양¯í 대상 Úà방½ 또는 Þ료재료¬ ì용되É Ï은 부분은 Þ½
교정àü 봅니ö)

    ÿ. 외º¼선 »É의 ö½정þ류 Úà
 4. 위생관½, ûº를 위한 성형Úà(ö만, ìì전 상Üü의 Þý을 위한 Ú

à은 ÿýþ니ö)
 5. 선천É 기형 및 ÷Õ 근거한 병상

제5ø(û별þ관의 Í멸)
d 피ü험×¬ ü험기간 중Õ ìý한 경우Õ는 ÷ û별þ관은 Í멸되며,<ü

험료 및 õþ환¯® 산출방½Ý=ÕÝ 정Ý는 ¼Õ 따ÿ Þì¬ É¾한 ì
ý당Þ ÷ û별þ관의 계þ×É¾æ 및 û경üü험료를 É¯þ니ö.

e 제1항의 계þ×É¾æ É¯ìç¬ À생한 경우 계þ×는 ü통þ관 제7ø
(ü험®의 청í) 제1항의 Ý류 중 계þ×É¾æ É¯ü 관련된 Ý류를 제
출Ýì 계þ×É¾æ을 청íÝíý þ니ö. 계þ×É¾æ의 É¯절ì는 ü
통þ관 제8ø(ü험®의 É¯절ì)의 규정을 따르며, É¯기ÿ의 ö음 날부
ñ É¯ÿ까É의 기간Õ 대한 ÷×의 계산은 ü험계þ대출÷율을 연단위 
ý½ü 계산þ니ö.

제6ø(준용규정)
÷ û별þ관ÕÝ 정ÝÉ Ï은 ì항은 ü통þ관을 따¾니ö.

1-4. 일반상해수술비(1~5종)(355간편¬È)ü장 특별약관

※ ÿ반상õÚà비(1~5종)(355간편¬É)ü장 û별þ관은 5¼의 세부ü장
[ÿ반상õÚà비(1종)(355간편¬É), ÿ반상õÚà비(2종)(355간편¬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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ÿ반상õÚà비(3종)(355간편¬É), ÿ반상õÚà비(4종)(355간편¬É), 
ÿ반상õÚà비(5종)(355간편¬É)]으ü í성되õ 있÷니ö.

제1ø(ü험®의 É¯ìç)
Þì는 ü험증권Õ 기재된 피ü험×¬ ÷ û별þ관의 ü험기간 중 상õ의 
ÊÙ결üü써@별표3A>1~5종 Úà분류표?ÕÝ 정한 Úà을 ¿은 경우Õ
는 Úà 1Þ당 Úà 종류Õ 따ÿ Å래 ®æ을 ÿ반상õÚà비(1~5종)ü ü
험Úø×Õ게 É¯þ니ö.

수술 종류 지¯®æ

ÿ반상õÚà비(1종) ÿ반상õÚà비(1종)ü장 ü험¬É®æ의 100%
ÿ반상õÚà비(2종) ÿ반상õÚà비(2종)ü장 ü험¬É®æ의 100%
ÿ반상õÚà비(3종) ÿ반상õÚà비(3종)ü장 ü험¬É®æ의 100%
ÿ반상õÚà비(4종) ÿ반상õÚà비(4종)ü장 ü험¬É®æ의 100%
ÿ반상õÚà비(5종) ÿ반상õÚà비(5종)ü장 ü험¬É®æ의 100%

제2ø(ü험® É¯Õ 관한 세부규정)
d Þì는 피ü험×¬ 동ÞÕ 두 종류 ÷상의 Úà을 ¿은 경우Õ는 ý Úà 

중 ¬장 높은 ü험®Õ õ당Ý는 한 종류의 ÚàÕ 대õÝ만 ÿ반상õÚà
비(1~5종)을 É¯þ니ö. 단, 동ÞÕ 두 종류 ÷상의 Úà을 ¿은 경우ÿ 
Ý더ÿ÷ 동ÿ한 신체부위¬ Å닌 경우üÝ 의ÞÉ으ü Þ료»É÷ ö른 
ø¾É인 Úà을 ¿은 경우Õ는 의 ÿ반상õÚà비(1~5종)을 É¯þ
니ö.

e 제1항ÕÝ 동ÿ한 신체부위ÿ ý은  눈, 귀, ß, 씹õ »거  ̧말Ý기 
기·ü 관련된 신체부위, º½, », ÝÝ(등뼈), 체간골, 흉부장기·ý부장
기·비뇨생ß 기, 팔, ö½, 손¬Ā, À¬Ā을 말Ý며, 눈, 귀, 팔, ö½는 좌·
우를  ö른 신체부위ü 봅니ö.

f ü험Úø×와 Þì¬ 제1ø(ü험®의 É¯ìç)의 ü험® É¯ìçÕ 대õ 
þ의ÝÉ 못할 때는 ü험Úø×와 Þì¬ ý께 제3×를 정Ýì ý 제3×의 
의견Õ 따를 Ú 있÷니ö. 제3×는 의료½ 제3ø(의료기관)Õ 규정한 종þ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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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 ÍÎ 전문의 중Õ 정Ý며, ü험® É¯ìç 판정Õ ü는 의료비용은 
Þì¬ 전æ 부öþ니ö.

제3ø(Úà의 정의와 장Í)
d ÷ û별þ관ÕÝ ÿÚàĀ÷ÿ ý은 병원 또는 의원의 의ì의 면허를 ¬진 

×(÷Ý ÿ의ìĀÿ þ니ö)Õ 의Ýí Þ료¬ 필ÖÝöì 인정된 경우üÝ 
의료기관ÕÝ 의ì의 관½ ÝÕ Þ료를 ÊÙÉ인 »É으ü 의료기í를 ì
용Ýí 생체(⽣Ü)Õ 절단(切斷, û정부위를 잘ÿ내는 것), 절제(切除, û정
부위를 잘ÿ Çå는 것) 등의 øØ(操作)을 ¬Ý는 것을 말þ니ö.

e 제1항의 ÿÚàĀÕ는 ü건ýÉ부 산Ý 신의료기à평¬위원Þ(향후 제÷변
경ÞÕ는 동 위원Þ와 동ÿ한 기·을 ÚÞÝ는 기관)ü부ñ Í전성ü Þ료
효ü를 인정¿은 최신 Úà기½÷ ÿý½니ö.

@신의료기à평¬위원ÞA
의료½ 제54ø(신의료기à평¬위원Þ의 설Þ 등)Õ 의거 설Þ된 위원
ÞüÝ 신의료기àÕ 관한 최ì의 î의기í를 말þ니ö.   

f 제1항의 Úà은 ×Ý 등ÕÝ Þ료¬ 곤란Ýí 의료½ 제3ø(의료기관) 제2
항Õ 정한 î내의 병원, 의원 또는 î외의 의료관련½ÕÝ 정한 의료기관
ÕÝ Þ한 것Õ 한þ니ö.

g 제1항의 ÚàÕÝ Å래  þ의 ì항은 제외þ니ö.
   1. ø인(吸引, üì기 등으ü 빨Åø÷는 것)
   2. 천×(穿刺, ¼늘 또는 관을 꽂Å 체æㆍøÊ을 뽑Å내거  ̧ þ¼을 ü

ÉÝ는 것)등의 øÞ
   3. 신경(神經) ì단(NERVE BLOCK)
   4. û용성형 »É의 Úà
   5. 피È(避妊) »É의 Úà
   6. 검ì 및 진단을 위한 Úà(생검(生檢), ý½경검ì(ú腔鏡檢査) 등)
   7. 기Ð Úà의 정의Õ õ당ÝÉ Ï는 Þ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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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Ð Úà의 정의Õ õ당ÝÉ Ï는 Þà(예Þ)A
 - 절¼, ¼농 또는 ÷관ýÉà
 - ÝÉ정þ류 관련 ìü파/À÷È정þ폐쇄à
 - IPL(Intense Pulsed Light) : Å÷피엘 À÷È Þà
 - Ý간판 관련 경ú외 신경ì단à, ìü파 열Þ료à
 - Þ, ÞÚ, Þ은, Þ근, Þø골의 ÜÞ
 - 기Ð ÷와 çì한 Þà
※ 본 Þàø은 Úà의 정의Õ õ당ÝÉ Ï는 Þà의 예Þü, 예ÞÕ 

기재되õ 있É Ïö Ý더ÿ÷ Úà의 정의Õ õ당ÝÉ Ï는 경우 
ü상되É Ï÷니ö.

  

제4ø(ü험®을 É¯ÝÉ Ï는 ìç)
Þì는 ü통þ관 제5ø(ü험®을 É¯ÝÉ Ï는 ìç) 및 Å래의 ìçÕ 의
Ýí ü험® É¯ìç¬ À생한 때Õ는 ü험®을 É¯ÝÉ Ï÷니ö.
 1. 건½검진, 예방Ù종, 인공ç산
 2. Ç양제, 종þ비Ð민제, þ르몬 þí, ü신용 þþ, 친× ×인을 위한 진

단, 불È검ì, 불ÈÚà, 불Èý원à, üø생ßà(체내, 체외 인공Ú정을 
ÿýþ니ö), 성장Î진ü 관련된 Úà

 3. Å래Õ 열거된 î민건½ü험 비¯í 대상으ü 신체의 필Ú 기·¼선 »
É÷ Å닌 외º¼선 »É의 Þ료를 위한 Úà

    ¬. 쌍꺼풀Úà(÷중검Úà. ö만, Í검ÝÚ, Í검내반 등을 Þ료Ý기 
위한 Þ½¼선 »É의 ÷중검Úà은 ü상þ니ö), ß성형Úà(융비
à), ç방×대(ö만, ç방Ø 환×의 ç방재건à은 ü상þ니ö)ㆍÞÍ
à, É방øÉà, ü½살제거à 등

    .̧ ìÞ교정, Í와½증(양쪽 눈을 ¼싸ì 있는 뼈와 뼈 ì÷의 거½
¬ 넓은 증상)의 교정 등 Þ계 Úàü써 Þ½¼선 »É÷ Å닌 
외º¼선 »É의 Úà

    ö. Í경, 콘Ýú렌É 등을 대체Ý기 위한 Þ½교정à(î민건½ü험 Ö
양¯í 대상 Úà방½ 또는 Þ료재료¬ ì용되É Ï은 부분은 Þ½
교정àü 봅니ö)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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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ÿ. 외º¼선 »É의 ö½정þ류 Úà
 4. 위생관½, ûº를 위한 성형Úà(ö만, ìì전 상Üü의 Þý을 위한 Ú

à은 ÿýþ니ö)
 5. 선천É 기형 및 ÷Õ 근거한 병상

제5ø(û별þ관의 Í멸)
d 피ü험×¬ ü험기간 중Õ ìý한 경우Õ는 ÷ û별þ관은 Í멸되며,<ü

험료 및 õþ환¯® 산출방½Ý=ÕÝ 정Ý는 ¼Õ 따ÿ Þì¬ É¾한 ì
ý당Þ ÷ û별þ관의 계þ×É¾æ 및 û경üü험료를 É¯þ니ö.

e 제1항의 계þ×É¾æ É¯ìç¬ À생한 경우 계þ×는 ü통þ관 제7ø
(ü험®의 청í) 제1항의 Ý류 중 계þ×É¾æ É¯ü 관련된 Ý류를 제
출Ýì 계þ×É¾æ을 청íÝíý þ니ö. 계þ×É¾æ의 É¯절ì는 
ü통þ관 제8ø(ü험®의 É¯절ì)의 규정을 따르며, É¯기ÿ의 ö음 날
부ñ É¯ÿ까É의 기간Õ 대한 ÷×의 계산은 ü험계þ대출÷율을 연단
위 ý½ü 계산þ니ö.

제6ø(준용규정)
÷ û별þ관ÕÝ 정ÝÉ Ï은 ì항은 ü통þ관을 따¾니ö.

1-5. 일반상해È원일당(1일÷상180일한÷)(355간편¬È)ü장 특별약관

제1ø(ü험®의 É¯ìç)
Þì는 ü험증권Õ 기재된 피ü험×¬ ÷ û별þ관의 ü험기간 중Õ 상õ의 
ÊÙ 결üü써 생활기· 또는 Æ무·½Õ É장을 ¬져와 병원 또는 의원 등
Õ É원Ýí Þ료를 ¿은 경우Õ는 É원1ÿ당 ÷ û별þ관의 ü험¬É®æ
을 ÿ반상õÉ원ÿ당(1ÿ÷상180ÿ한÷)으ü ü험Úø×Õ게 É¯þ니ö. 

제2ø(ü험® É¯Õ 관한 세부규정)
d ÿ반상õÉ원ÿ당(1ÿ÷상180ÿ한÷)의 É¯ÿÚ는 1Þ É원 당 180ÿ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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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ì 한÷ü þ니ö.
e 피ü험×¬ ü험기간 중Õ 동ÿ한 ììÕ 의한 상õ의 Þ료를 »É으ü 2

Þ ÷상 É원한 경우 ÷를 계ÎÉ원으ü üÅ  É원ÿÚ를 더þ니ö.
f 제2항Õ÷ 불íÝì, 동ÿ한 상õÕ 대한 É원÷ÿ÷ ÿ반상õÉ원ÿ당(1

ÿ÷상180ÿ한÷)÷ É¯된 최종É원의 퇴원ÿ부ñ 180ÿ÷ 경üÝí ¼
Þ한 É원은 Èü운 É원으ü 봅니ö. ö만, ö음ü 같÷ ÿ반상õÉ원ÿ
당(1ÿ÷상180ÿ한÷)÷ É¯된 최종É원ÿ부ñ 180ÿ÷ 경üÝ÷ý 퇴
원 Ç÷ 계Î É원중인 경우Õ는 ÿ반상õÉ원ÿ당(1ÿ÷상180ÿ한÷)÷ 
É¯된 최종É원ÿ의 ý ö음날을 퇴원ÿü 봅니ö.

@ÿ반상õÉ원ÿ당(1ÿ÷상180ÿ한÷)[예Þ]A
 최ÍÉ원ÿ É원ÿ당÷ É¯된

최종É원ÿ   ü장재¼

 퇴원Ç÷ 계ÎÉ원
ü장

(180ÿ)
ü장제외
(180ÿ)

ü장
(180ÿ)

g ÷ û별þ관ÕÝ<계ÎÉ원=÷ÿ ý은 É원Þ료의 »É÷ 되É던 동ÿ한 
상õü 계ÎÝí É원Ý는 것을 말Ý며, 병원 또는 의원을 ÷전Ýí É원
한 경우Õ÷ 동ÿ한 상õ의 Þ료를 »É으ü É원한 경우Õ는 계ÎÝí É
원한 것으ü üÅ  É원ÿÚ를 더þ니ö.

h 피ü험×¬ ÿ반상õÉ원ÿ당(1ÿ÷상180ÿ한÷) ü장¼Þÿ ÷후 É원Ý
í Þ료를 ¿던 중 ü험기간÷ û별þ관의 ü험기간÷ 끝¼을 때Õ÷ 계Î
É인 É원기간Õ 대Ýí는 제1항의 규정Õ 따ÿ ÿ반상õÉ원ÿ당(1ÿ÷
상180ÿ한÷)을 계Î ü상þ니ö.

i 피ü험×¬ 정당한 ÷ç Ç÷ É원기간 중 의ì의 ÉÞ를 따르É Ï은 경
우Õ는 Þì는 ÿ반상õÉ원ÿ당(1ÿ÷상180ÿ한÷)의 전부 또는 ÿ부를 
É¯ÝÉ Ï÷니ö.

j ü험Úø×와 Þì¬ 제1ø(ü험®의 É¯ìç)의 ü험® É¯ìçÕ 대õ 
þ의ÝÉ 못할 때는 ü험Úø×와 Þì¬ ý께 제3×를 정Ýì ý 제3×의 
의견Õ 따를 Ú 있÷니ö. 제3×는 의료½ 제3ø(의료기관)Õ 규정한 종þ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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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 ÍÎ 전문의 중Õ 정Ý며, ü험® É¯ìç 판정Õ ü는 의료비용은 
Þì¬ 전æ 부öþ니ö.

제3ø(É원의 정의와 장Í)
÷ û별þ관ÕÝ<É원=÷ÿ ý은 병원 또는 의원의 의ì의 면허를 ¬진 
×(÷Ý<의ì=ÿ þ니ö)Õ 의Ýí 상õ의 Þ료¬ 필ÖÝöì 인정한 경
우üÝ, ×Ý 등ÕÝ의 Þ료¬ 곤란Ýí 의료½ 제3ø(의료기관) 제2항Õ 
정한  î내의 병원, 의원 또는 î외의 의료관련½ÕÝ 정한 의료기관Õ É
äÝí 의ì의 관½ ÝÕ Þ료Õ 전념Ý는 것을 말þ니ö.

제4ø(û별þ관의 Í멸)
d 피ü험×¬ ü험기간 중Õ ìý한 경우Õ는 ÷ û별þ관은 Í멸되며,<ü

험료 및 õþ환¯® 산출방½Ý=ÕÝ 정Ý는 ¼Õ 따ÿ Þì¬ É¾한 ì
ý당Þ ÷ û별þ관의 계þ×É¾æ 및 û경üü험료를 É¯þ니ö.

e 제1항의 계þ×É¾æ É¯ìç¬ À생한 경우 계þ×는 무¼당 NH헤Å½
355건½ü험2404 ü통þ관(÷Ý<ü통þ관=÷ÿ þ니ö) 제7ø(ü험®의 
청í) 제1항의 Ý류 중 계þ×É¾æ É¯ü 관련된 Ý류를 제출Ýì 계þ
×É¾æ을 청íÝíý þ니ö. 계þ×É¾æ의 É¯절ì는 ü통þ관 제8
ø(ü험®의 É¯절ì)의 규정을 따르며, É¯기ÿ의 ö음 날부ñ É¯ÿ
까É의 기간Õ 대한 ÷×의 계산은 ü험계þ대출÷율을 연단위 ý½ü 계
산þ니ö.

제5ø(준용규정)
÷ û별þ관ÕÝ 정ÝÉ Ï은 ì항은 ü통þ관을 따¾니ö.

1-6. 일반상해중환×실È원일당(1일÷상180일한÷)(355간편¬È)ü장 특별약관

제1ø(ü험®의 É¯ìç)
d Þì는 ü험증권Õ 기재된 피ü험×¬ ÷ û별þ관의 ü험기간 중Õ 상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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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ÊÙ결üü써 생활기· 또는 Æ무·½Õ É장을 ¬져와 중환×äÕ É
원Ýí Þ료를 ¿은 경우Õ는 É원 첫날부ñ É원1ÿ당 ÷ û별þ관의 ü
험¬É®æ을 ÿ반상õ중환×äÉ원ÿ당(1ÿ÷상180ÿ한÷)으ü ü험Ú
ø×Õ게 É¯þ니ö. ö만, ÿ반상õ중환×äÉ원ÿ당(1ÿ÷상180ÿ한
÷)의 É¯ÿÚ는 1Þ É원당 180ÿ을 한÷ü þ니ö.

e 제1항의 중환×ä÷ÿ ý은 의료½ ÞÞ규ß 별표4(@별표4A>의료기관
의 Þ설규?참ø)ÕÝ 정한 중환×ä을 말þ니ö.

제2ø(ü험® É¯Õ 관한 세부규정)
d 동ÿ한 상õ의 Þ료를 »É으ü 2Þ÷상 É원한 경우 ÷를 1Þ É원으ü 

üÅ  É원ÿÚ를 더þ니ö.
e 제1항Õ÷ 불íÝì, 동ÿ한 상õÕ 대한 É원÷ÿ÷ ÿ반상õ중환×äÉ

원ÿ당(1ÿ÷상180ÿ한÷)÷ É¯된 최종É원의 퇴원ÿ부ñ 180ÿ÷ 경
üÝí ¼Þ한 É원은 Èü운 É원으ü 봅니ö. ö만, ö음ü 같÷ ÿ반상
õ중환×äÉ원ÿ당(1ÿ÷상180ÿ한÷)÷ É¯된 최종É원ÿ부ñ 180ÿ
÷ 경üÝ÷ý 퇴원Ç÷ 계Î É원중인 경우Õ는 ÿ반상õ중환×äÉ원ÿ당
(1ÿ÷상180ÿ한÷)÷ É¯된 최종É원ÿ의 ý ö음날을 퇴원ÿü 봅니ö.

@ÿ반상õ중환×äÉ원ÿ당(1ÿ÷상180ÿ한÷)[예Þ]A
 최ÍÉ원ÿ É원ÿ당÷ É¯된

최종É원ÿ   ü장재¼

 퇴원Ç÷ 계ÎÉ원
ü장

(180ÿ)
ü장제외
(180ÿ)

ü장
(180ÿ)

f ÷ û별þ관ÕÝ<계ÎÉ원=÷ÿ ý은 É원Þ료의 »É÷ 되É던 동ÿ한 
상õü 계ÎÝí É원Ý는 것을 말Ý며, 병원 또는 의원을 ÷전Ýí É원
한 경우Õ÷ 동ÿ한 상õ의 Þ료를 »É으ü É원한 경우Õ는 계ÎÝí É
원한 것으ü üÅ  É원ÿÚ를 더þ니ö.

g 피ü험×¬ ü장¼Þÿ ÷후 É원Ýí Þ료를 ¿던 중 ü험기간÷ 만료되
É을 경우Õ÷ 퇴원Ý기 전까É의 계Î중인 É원Õ 대Ýí 제1ø(ü험®의 



▶▶▶ 무배당 NH헤아림355건강보험2404(5~6종) 약관

- 104 -

É¯ìç)의 ÿ반상õ중환×äÉ원ÿ당(1ÿ÷상180ÿ한÷)을 계Î É¯þ
니ö.

h 피ü험×¬ 정당한 ÷çÇ÷ É원기간 중 의ì의 ÉÞ를 따르É Ï은 경우
Õ는 Þì는 ÿ반상õ중환×äÉ원ÿ당(1ÿ÷상180ÿ한÷)의 전부 또는 
ÿ부를 É¯ÝÉ Ï÷니ö.

i ü험Úø×와 Þì¬ 제1ø(ü험®의 É¯ìç)의 ü험® É¯ìçÕ 대õ 
þ의ÝÉ 못할 때는 ü험Úø×와 Þì¬ ý께 제3×를 정Ýì ý 제3×의 
의견Õ 따를 Ú 있÷니ö. 제3×는 의료½ 제3ø(의료기관)Õ 규정한 종þ
병원 ÍÎ 전문의 중Õ 정Ý며, ü험® É¯ìç 판정Õ ü는 의료비용은 
Þì¬ 전æ 부öþ니ö.

제3ø(É원의 정의와 장Í)
÷ û별þ관ÕÝ<É원=÷ÿ ý은 병원 또는 의원 등의 의ì, Þü의ì 또
는 한의ì의 면허를 ¬진 ×(÷Ý<의ì=ÿ þ니ö)Õ 의Ýí 상õ의 Þ료
¬ 필ÖÝöì 인정된 경우üÝ, ×Ý 등ÕÝ의 Þ료¬ 곤란Ýí 의료½ 제3
ø(의료기관) 제2항Õ 정한 î내의 병원, 의원 또는 î외의 의료관련½ÕÝ 
정한 의료기관Õ ÉäÝí 의ì의 관½ÝÕ Þ료Õ 전념Ý는 것을 말þ니ö.

제4ø(û별þ관의 Í멸)
d 피ü험×¬ ÷ û별þ관의 ü험기간 중Õ ìý한 경우Õ는 ÷ û별þ관은 

ý 때부ñ 효½÷ Ç으며, ÷ 경우<ü험료 및 õþ환¯® 산출방½Ý=Õ
Ý 정Ý는 ¼Õ 따ÿ Þì¬ É¾한 ìý 당Þ ÷ û별þ관의 계þ×É¾
æ 및 û경üü험료를 É¯þ니ö.

e 제1항의 계þ×É¾æ É¯ìç¬ À생한 경우 계þ×는 ü통þ관 제7ø
(ü험®의 청í) 제1항의 Ý류 중 계þ×É¾æ É¯ü 관련된 Ý류를 제
출Ýì 계þ×É¾æ을 청íÝíý þ니ö. 계þ×É¾æ의 É¯절ì는 ü
통þ관 제8ø(ü험®의 É¯절ì)의 규정을 따르며, É¯기ÿ의 ö음 날부
ñ É¯ÿ까É의 기간Õ 대한 ÷×의 계산은 ü험계þ대출÷율을 연단위 
ý½ü 계산þ니ö.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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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ø(준용규정)
÷ û별þ관ÕÝ 정ÝÉ Ï은 ì항은 ü통þ관을 따¾니ö.

1-7. 일반상해상¯종þ병원È원일당(1일÷상180일한÷)(355간편¬È)ü장 특별약관

 
제1ø(ü험®의 É¯ìç)
Þì는 ü험증권Õ 기재된 피ü험×¬ ÷ û별þ관의 ü험기간 중Õ 상õ의 
ÊÙ결üü써 생활기· 또는 Æ무·½Õ É장을 ¬져와 상¯종þ병원Õ É
원Ýí Þ료를 ¿은 경우Õ는 É원 첫날부ñ É원 1ÿ당 ÷ û별þ관의 ü
험¬É®æ을 ÿ반상õ상¯종þ병원É원ÿ당(1ÿ÷상180ÿ한÷)으ü ü험Ú
ø×Õ게 É¯þ니ö. ö만, ÿ반상õ상¯종þ병원É원ÿ당(1ÿ÷상180ÿ한
÷)의 É¯ÿÚ는 1Þ É원당 180ÿ을 한÷ü þ니ö.

제2ø(ü험® É¯Õ 관한 세부규정)
d ÿ반상õ상¯종þ병원É원ÿ당(1ÿ÷상180ÿ한÷)의 É¯ÿÚ는 1Þ É

원당 180ÿ을 한÷ü Ý며, ÷ 경우 상¯종þ병원Õ É원한 날만을 기준으
ü 180ÿ을 계산þ니ö. 

e 피ü험×¬ ü험기간 중Õ 동ÿ한 ììÕ 의한 상õ의 Þ료를 »É으ü 2
Þ ÷상 É원한 경우 ÷를 계ÎÉ원으ü üÅ  É원ÿÚ를 더þ니ö.

f 제2항Õ÷ 불íÝì, 동ÿ한 상õÕ 대한 É원÷ÿ÷ ÿ반상õ상¯종þ병
원É원ÿ당(1ÿ÷상180ÿ한÷)÷ É¯된 최종É원의 퇴원ÿ부ñ 180ÿ÷ 
경üÝí ¼Þ한 É원은 Èü운 É원으ü 봅니ö. ö만, ö음ü 같÷ ÿ반
상õ상¯종þ병원É원ÿ당(1ÿ÷상180ÿ한÷)÷ É¯된 최종É원ÿ부ñ 
180ÿ÷ 경üÝ÷ý 퇴원 Ç÷ 계Î É원중인 경우Õ는 ÿ반상õ상¯종þ
병원É원ÿ당(1ÿ÷상180ÿ한÷)÷ É¯된 최종É원ÿ의 ý ö음날을 퇴
원ÿü 봅니ö.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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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ÿ반상õ상¯종þ병원É원ÿ당(1ÿ÷상180ÿ한÷)[예Þ]A
 최ÍÉ원ÿ É원ÿ당÷ É¯된

최종É원ÿ   ü장재¼

 퇴원Ç÷ 계ÎÉ원
ü장

(180ÿ)
ü장제외
(180ÿ)

ü장
(180ÿ)

g ÷ û별þ관ÕÝ<계ÎÉ원=÷ÿ ý은 É원Þ료의 »É÷ 되É던 동ÿ한 
상õü 계ÎÝí É원Ý는 것을 말Ý며, 병원 또는 의원을 ÷전Ýí É원
한 경우Õ÷ 동ÿ한 상õ의 Þ료를 »É으ü É원한 경우Õ는 계ÎÝí É
원한 것으ü üÅ  É원ÿÚ를 더þ니ö.

h 피ü험×¬ ÿ반상õ상¯종þ병원É원ÿ당(1ÿ÷상180ÿ한÷) ü장¼Þ
ÿ ÷후 É원Ýí Þ료를 ¿던 중 ÷ û별þ관의 ü험기간÷ 끝¼을 때Õ
÷ 계Î중인 É원Õ 대Ýí 위 제1항 내É 제2항 및 제1ø(ü험®의 É¯
ìç)Õ 따ÿ ÿ반상õ상¯종þ병원É원ÿ당(1ÿ÷상180ÿ한÷)을 계Î 
É¯þ니ö.

i 피ü험×¬ 정당한 ÷çÇ÷ É원기간 중 의ì의 ÉÞ를 따르É Ï은 경우
Õ는 Þì는 ÿ반상õ상¯종þ병원É원ÿ당(1ÿ÷상180ÿ한÷)의 전부 또
는 ÿ부를 É¯ÝÉ Ï÷니ö.

j 피ü험×¬ 상¯종þ병원 ÷외의 병원Õ É원Ýí Þ료를 ¿던 중 상¯종
þ병원Õ õ당Ý는 병원으ü ÷전Ýí É원한 경우 ÷전Ýí É원한날부
ñ 제1ø(ü험®의 É¯ìç)Õ 따ÿ ÿ반상õ상¯종þ병원É원ÿ당(1ÿ
÷상180ÿ한÷)을 É¯þ니ö.

k 피ü험×¬ 상¯종þ병원Õ É원Ýí Þ료를 ¿던 중 상¯종þ병원 ÷외의 
병원으ü ÷전Ýí É원한 경우 ÷전Ýí É원 ÞØ한날까É 제1ø(ü험®
의 É¯ìç)Õ 따ÿ ÿ반상õ상¯종þ병원É원ÿ당(1ÿ÷상180ÿ한÷)을 
É¯þ니ö.

l 피ü험×¬ 상¯종þ병원 ÷외의 병원Õ É원Ýí Þ료를 ¿던 중 õ당병
원÷ 상¯종þ병원으ü É정되는 경우 상¯종þ병원 É용ÿ부ñ 제1ø(ü
험®의 É¯ìç)Õ 따ÿ ÿ반상õ상¯종þ병원É원ÿ당(1ÿ÷상 180ÿ한
÷)을 É¯þ니ö.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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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종þ병원÷외의병원'(병원A)ÕÝ 상¯종þ병원(병원B)으ü ÷전한 경우>
　 퇴원Ç÷ 계ÎÉ원　 　 　 　
　 　 ü장제외 ü장　 　 　
　　 　 　 　

　
± 　 　         ± 　 　 ± 　

  병원A
  최ÍÉ원ÿ

    병원 Bü ÷전 퇴원ÿ

<상¯종þ병원(병원B)ÕÝ 8상¯종þ병원 ÷외의 병원8(병원A)으ü ÷전한경우>
　 퇴원Ç÷ 계ÎÉ원　 　 　
　 ü장 ü장제외　 　 　
　　 　 　

　
± 　 　          ± 　 　 ±　

  병원B
 최ÍÉ원ÿ

  병원 Aü ÷전 퇴원ÿ

<'상¯종þ병원÷외의병원'Õ É원 중Õ 상¯종þ병원으ü É정된 경우>
　 퇴원Ç÷ 계ÎÉ원　 　 　 　
　 　 ü장제외 ü장　 　 　
　　 　 　 　

　
± 　            ± 　         ± 　 ±　

8상¯종þ병원
÷외의 병원8 
최ÍÉ원ÿ

상¯종þ병원
É정

상¯종þ병원 É용ÿ 퇴원ÿ

m 피ü험×¬ 상¯종þ병원Õ É원Ýí Þ료를 ¿던 중 õ당병원÷ 상¯종þ
병원 É정÷ 취Í되는 경우 최Í 퇴원Ý기 전까É 계Î중인 É원기간Õ 대
Ýí는 제1ø(ü험®의 É¯ìç)Õ 따ÿ ÿ반상õ상¯종þ병원É원ÿ당
(1ÿ÷상180ÿ한÷)을 É¯þ니ö. 

n ü험Úø×와 Þì¬ 제1ø(ü험®의 É¯ìç)의 ü험® É¯ìçÕ 대õ 
þ의ÝÉ 못할 때는 ü험Úø×와 Þì¬ ý께 제3×를 정Ýì ý 제3×의 
의견Õ 따를 Ú 있÷니ö. 제3×는 의료½ 제3ø(의료기관)Õ 규정한 종þ
병원 ÍÎ 전문의 중Õ 정Ý며, ü험® É¯ìç 판정Õ ü는 의료비용은 
Þì¬ 전æ 부öþ니ö.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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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료½ 제3ø의4(상¯종þ병원의 É정) A
d ü건ýÉ부장관은 ö음  þ의 Ö건을 ¾춘 종þ병원 중ÕÝ 중

증질환Õ 대Ýí 난÷÷¬ 높은 의료Þ위를 전문É으ü Ý는 종þ
병원을 상¯종þ병원으ü É정할 Ú 있ö.

  1. ü건ýÉ부Á으ü 정Ý는 20¼ ÷상의 진료ü»을 ¾Ýì  진
료ü»ùö 전ÎÝ는 전문의를 둘 것  

  2. 제77ø제1항Õ 따ÿ 전문의¬ 되¼는 ×를 Ú련Þô는 기관ÿ 것
  3. ü건ýÉ부Á으ü 정Ý는 인½·Þ설·장비 등을 ¾출 것
  4.질병군별(疾病群別) 환×í성 비율÷ ü건ýÉ부Á으ü 정Ý는 기

준Õ õ당할것
e ü건ýÉ부장관은 제1항Õ 따른 É정을 Ý는 경우 제1항  þ의 

<상¯종þ병원Õ É원 중Õ 상¯종þ병원의 É정÷ 취Í된 경우>
　 퇴원Ç÷ 계ÎÉ원　 　 　 　
　 ü장 ü장　 　 　
　　 　 　 　

　
 ± 　              ±  ± 　 ± 　

상¯종þ병원
최ÍÉ원ÿ

상¯종þ병원
É정 취Í

상¯종þ병원
취Í É용ÿ

  퇴원ÿ

 
제3ø(É원의 정의와 장Í)
÷ û별þ관Õ 있õÝ<É원=÷ÿ ý은 병원 또는 의원 등의 의ì, Þü의
ì 또는 한의ì의 면허를 ¬진 ×(÷Ý<의ì=ÿ þ니ö)Õ 의Ýí 상õ의 
Þ료¬ 필ÖÝöì 인정된 경우üÝ, ×Ý 등ÕÝ의 Þ료¬ 곤란Ýí 의료
½ 제3ø(의료기관) 제2항Õ 정한 î내의 병원, 의원 또는 î외의 의료관련
½ÕÝ 정한 의료기관Õ ÉäÝí 의ì의 관½ÝÕ Þ료Õ 전념Ý는 것을 
말þ니ö.

제4ø(상¯종þ병원의 정의)
÷ û별þ관Õ 있õÝ<상¯종þ병원=÷ÿ ý은 의료½ 제3ø의 4(상¯종
þ병원의 É정)ÕÝ 정한 상¯종þ병원을 말þ니ö.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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ì항 및 전문성 등Õ 대Ýí 평¬를 äÞÝíý 한ö.
f ü건ýÉ부장관은 제1항Õ 따ÿ 상¯종þ병원으ü É정¿은 종þ

병원Õ 대Ýí 3년ùö 제2항Õ 따른평¬를 äÞÝí 재É정Ý거
 ̧É정을 취Í할 Ú 있ö.

g ü건ýÉ부장관은 제2항 및 제3항Õ 따른 평¬Æ무를 관계 전문기
관 또는 단체Õ 위Ñ할 Ú 있ö.

h 상¯종þ병원 É정·재É정의 기준·절ì 및 평¬Æ무의 위Ñ 절ì 
등Õ 관Ýí 필Ö한 ì항은 ü건ýÉ부Á으ü 정한ö.

제5ø(½Á 등의 ¼정Õ 따른 계þ내용의 변경)
d 제4ø(상¯종þ병원의 정의)의 '상¯종þ병원' É정÷ 의료½ 및 관련 ½

Á(÷Ý '½Á'÷ÿ þ니ö)의 ¼정Õ 따ÿ 변경된 경우Õ는 상¯종þ병
원Õ É원Ý는 ÞØ의 ½ÁÕ 따른 기준을 É용þ니ö.

e 제1항Õ÷ 불íÝì ö음  þ 중 õ² 한 ¬ÉÕ õ당되는 경우Õ는 
Þì는 ½관É÷ì þ½É인 ¼위 내ÕÝ 기존 계þ내용Õ 상응Ý는 상
¯종þ병원 É원ü 관련된 Èü운 ü장내용으ü 변경Ýí ü½며, ü장
내용 및 ü험료 등의 변경ì항을 제3항Õ 따ÿ 계þ×Õ게 Í내þ니ö.

   1. ½Á의 ¼정Õ 따ÿ 상¯종þ병원 É정제÷¬ 폐É되는 경우
   2. ½Á의 ¼정Õ 따ÿ 상¯종þ병원 판정÷ 불¬·한 경우
   3. 제1þ ÷외의 ½Á의 ¼정Õ 따ÿ ü험Þì의 건전한 경Ç을 크게 õ

칠 Ú¬ 있거  ̧ ü험계þ×Õ게 불½한 내용÷ 있는 등의 ìçü ®
융위원Þ의 명Á÷ 있는 경우

f Þì는 제2항Õ 따ÿ Í내할 때Õ는 계þ내용 변경ÿ의 15ÿ ÷전까É 
Ý면(등기우편 등), 전Ö(음성ú취) 또는 전×문Ý 등으ü ü장내용, ¬
É®æ 변경내î, ü험료 Ú준 및 계þ내용 변경 절ì 등을 계þ×Õ게 
2Þ ÷상 알¾니ö.

g 제2항Õ÷ 불íÝì 계þ×¬ 계þ내용 변경을 원ÝÉ Ï는 경우 Þì는 
계þ×Õ게 ÷ 계þ의 'ü험료 및 õþ환¯® 산출방½Ý'ÕÝ 정Ý는 ¼
Õ 따ÿ 계þ내용 변경ÞØ의 계þ×É¾æ 및 û경üü험료를 É¯Ý
ì, ÷ 계þ은 더 ÷상 효½을 ¬ÉÉ Ï÷니ö.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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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 제2항Õ 따ÿ 계þ내용을 변경Ý는 경우 ü장내용 및 ¬É®æ 등÷ 변
경될 Ú 있÷니ö.

i 제2항Õ 따ÿ 계þ내용을 변경Ý는 경우Õ는 ¹Éü험료¬ 변경될 Ú 있
으며, 계þ내용 변경 ÞØ ÷후 잔íü험기간의 ü장을 위한 재원인 계
þ×É¾æ 정산으ü 계þ×¬ Ý¬ü ¹ÉÝíý 할(또는 반환¿을) ®
æ÷ À생할 Ú 있÷니ö.

제6ø(û별þ관의 Í멸)
d 피ü험×¬ ü험기간 중Õ ìý한 경우Õ는 ÷ û별þ관은 Í멸되며,

<ü험료 및 õþ환¯® 산출방½Ý=ÕÝ 정Ý는 ¼Õ 따ÿ Þì¬ É
¾한 ìý당Þ ÷ û별þ관의 계þ×É¾æ 및 û경üü험료를 É¯þ니ö.

e 제1항의 계þ×É¾æ É¯ìç¬ À생한 경우 계þ×는 ü통þ관 제7ø
(ü험®의 청í) 제1항의 Ý류 중 계þ×É¾æ É¯ü 관련된 Ý류를 
제출Ýì 계þ×É¾æ을 청íÝíý þ니ö. 계þ×É¾æ의 É¯절ì
는 ü통þ관 제8ø(ü험®의 É¯절ì)의 규정을 따르며, É¯기ÿ의 ö
음 날부ñ É¯ÿ까É의 기간Õ 대한 ÷×의 계산은 ü험계þ대출÷율을 
연단위 ý½ü 계산þ니ö.

제7ø(준용규정)
÷ û별þ관ÕÝ 정ÝÉ Ï은 ì항은 ü통þ관을 따¾니ö.

1-8. 5대골절진단비(355간편¬È)ü장 특별약관

제1ø(ü험®의 É¯ìç)
Þì는 ü험증권Õ 기재된 피ü험×¬ ÷ û별þ관의 ü험기간 중Õ 상õ의 
ÊÙ결üü써@별표5A>5대골절 분류표?ÕÝ 정Ý는 5대골절ü 진단×정
된 경우Õ는 1ìì당 ÷ û별þ관의 ü험¬É®æ을 5대골절진단비ü ü험
Úø×Õ게 É¯þ니ö.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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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ø(ü험® É¯Õ 관한 세부규정)
d 피ü험×¬ 동ÿ한 상õü ýþ골절 À생ÞÕ는 1ÞÕ 한Ýí ü험®을 

É¯þ니ö.
e ü험Úø×와 Þì¬ 제1ø(ü험®의 É¯ìç)의 ü험® É¯ìçÕ 대

õ þ의ÝÉ 못할 때는 ü험Úø×와 Þì¬ ý께 제3×를 정Ýì ý 제
3×의 의견Õ 따를 Ú 있÷니ö. 제3×는 의료½ 제3ø(의료기관)Õ 규
정한 종þ병원 ÍÎ 전문의 중Õ 정Ý며, ü험® É¯ìç 판정Õ ü는 
의료비용은 Þì¬ 전æ 부öþ니ö.

제3ø(û별þ관의 Í멸)
d 피ü험×¬ ü험기간 중Õ ìý한 경우Õ는 ÷ û별þ관은 Í멸되며,

<ü험료 및 õþ환¯® 산출방½Ý=ÕÝ 정Ý는 ¼Õ 따ÿ Þì¬ É
¾한 ìý당Þ ÷ û별þ관의 계þ×É¾æ 및 û경üü험료를 É¯þ니ö.

e 제1항의 계þ×É¾æ É¯ìç¬ À생한 경우 계þ×는 무¼당 NH헤Å
½355건½ü험2404 ü통þ관(÷Ý<ü통þ관=÷ÿ þ니ö) 제7ø(ü험
®의 청í) 제1항의 Ý류 중 계þ×É¾æ É¯ü 관련된 Ý류를 제출Ý
ì 계þ×É¾æ을 청íÝíý þ니ö. 계þ×É¾æ의 É¯절ì는 ü통
þ관 제8ø(ü험®의 É¯절ì)의 규정을 따르며, É¯기ÿ의 ö음 날부
ñ É¯ÿ까É의 기간Õ 대한 ÷×의 계산은 ü험계þ대출÷율을 연단위 
ý½ü 계산þ니ö.

제4ø(준용규정)
÷ û별þ관ÕÝ 정ÝÉ Ï은 ì항은 ü통þ관을 따¾니ö.

1-9. 골절진단비(ÞÅ파절제외)(355간편¬È)ü장 특별약관

제1ø(ü험®의 É¯ìç)
Þì는 ü험증권Õ 기재된 피ü험×¬ ÷ û별þ관의 ü험기간 중 상õ의 
ÊÙ결üü써@별표6A>골절(ÞÅ파절제외) 분류표?ÕÝ 정한 골절ü 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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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정된 경우Õ는 1ìì당 ÷ û별þ관의 ü험¬É®æ을 골절진단비(ÞÅ
파절제외)ü ü험Úø×Õ게 É¯þ니ö.

제2ø(ü험® É¯Õ 관한 세부규정)
d 피ü험×¬ 동ÿ한 상õ를 ÊÙÉ인 원인으ü ýþ골절 À생ÞÕ는 1Þ

Õ 한Ýí ü험®을 É¯þ니ö.
e ü험Úø×와 Þì¬ 제1ø(ü험®의 É¯ìç)의 ü험® É¯ìçÕ 대

õ þ의ÝÉ 못할 때는 ü험Úø×와 Þì¬ ý께 제3×를 정Ýì ý 제
3×의 의견Õ 따를 Ú 있÷니ö. 제3×는 의료½ 제3ø(의료기관)Õ 규
정한 종þ병원 ÍÎ 전문의 중Õ 정Ý며, ü험® É¯ìç 판정Õ ü는 
의료비용은 Þì¬ 전æ 부öþ니ö.

제3ø(ü험®을 É¯ÝÉ Ï는 ìç)
d Þì는 ü통þ관 제5ø(ü험®을 É¯ÝÉ Ï는 ìç)ÕÝ 정한 ìçü 

ü험® É¯ìç¬ À생한 때Õ는 ü험®을 É¯ÝÉ Ï÷니ö.
e Þì는 제1ø(ü험®의 É¯ìç)Õ÷ 불íÝì ý 원인의 Ê간Ù을 »

É Ïì ÞÅ파절손õ는 ü험®을 É¯ÝÉ Ï÷니ö. ö만, 동ÿ한 ì
ìü 골절(ÞÅ파절제외)ü ÞÅ파절÷ 동ÞÕ À생한 경우는 제2ø(ü
험® É¯Õ 관한 세부규정) 제1항Õ 따¾니ö.

제4ø(û별þ관의 Í멸)
d 피ü험×¬ ü험기간 중Õ ìý한 경우Õ는 ÷ û별þ관은 Í멸되며,

<ü험료 및 õþ환¯® 산출방½Ý=ÕÝ 정Ý는 ¼Õ 따ÿ Þì¬ É
¾한 ìý당Þ ÷ û별þ관의 계þ×É¾æ 및 û경üü험료를 É¯þ니ö.

e 제1항의 계þ×É¾æ É¯ìç¬ À생한 경우 계þ×는 ü통þ관 제7ø
(ü험®의 청í) 제1항의 Ý류 중 계þ×É¾æ É¯ü 관련된 Ý류를 
제출Ýì 계þ×É¾æ을 청íÝíý þ니ö. 계þ×É¾æ의 É¯절ì
는 ü통þ관 제8ø(ü험®의 É¯절ì)의 규정을 따르며, É¯기ÿ의 ö
음 날부ñ É¯ÿ까É의 기간Õ 대한 ÷×의 계산은 ü험계þ대출÷율을 
연단위 ý½ü 계산þ니ö.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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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ø(준용규정)
÷ û별þ관ÕÝ 정ÝÉ Ï은 ì항은 ü통þ관을 따¾니ö.

1-10. 골절수술비(355간편¬È)ü장 특별약관

제1ø(ü험®의 É¯ìç)
Þì는 ü험증권Õ 기재된 피ü험×¬ ÷ û별þ관의 ü험기간 중Õ 상õ의 
ÊÙ결üü써@별표7A>골절 분류표?ÕÝ 정한 골절ü 진단×정되ì ý 
Þ료를 ÊÙÉ인 »É으ü Úà을 ¿은 경우Õ는 1ìì당 ÷ û별þ관의 ü
험¬É®æ을 골절Úà비ü ü험Úø×Õ게 É¯þ니ö.

제2ø(ü험® É¯Õ 관한 세부규정)
d 피ü험×¬ Ý¸의 상õü 두 종류 ÷상의 골절Úà을 ¿을 경우Õ는 한 

종류의 골절Úà비만을 É¯þ니ö. 
e ü험Úø×와 Þì¬ 제1ø(ü험®의 É¯ìç)의 ü험® É¯ìçÕ 대

õ þ의ÝÉ 못할 때는 ü험Úø×와 Þì¬ ý께 제3×를 정Ýì ý 제
3×의 의견Õ 따를 Ú 있÷니ö. 제3×는 의료½ 제3ø(의료기관)Õ 규
정한 종þ병원 ÍÎ 전문의 중Õ 정Ý며, ü험® É¯ìç 판정Õ ü는 
의료비용은 Þì¬ 전æ 부öþ니ö.

제3ø(Úà의 정의와 장Í)
d ÷ û별þ관ÕÝ ÿÚàĀ÷ÿ ý은 병원 또는 의원의 의ì의 면허를 ¬진 

×(÷Ý ÿ의ìĀÿ þ니ö)Õ 의Ýí Þ료¬ 필ÖÝöì 인정된 경우üÝ 
의료기관ÕÝ 의ì의 관½ ÝÕ Þ료를 ÊÙÉ인 »É으ü 의료기í를 
ì용Ýí 생체(⽣Ü)Õ 절단(切斷, û정부위를 잘ÿ내는 것), 절제(切除, 
û정부위를 잘ÿ Çå는 것) 등의 øØ(操作)을 ¬Ý는 것을 말þ니ö.

e 제1항의 ÿÚàĀÕ는 ü건ýÉ부 산Ý 신의료기à평¬위원Þ(향후 제÷변
경ÞÕ는 동 위원Þ와 동ÿ한 기·을 ÚÞÝ는 기관)ü부ñ Í전성ü Þ
료효ü를 인정¿은 최신 Úà기½÷ ÿý½니ö.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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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의료기à평¬위원ÞA
의료½ 제54ø(신의료기à평¬위원Þ의 설Þ 등)Õ 의거 설Þ된 위원
ÞüÝ 신의료기àÕ 관한 최ì의 î의기í를 말þ니ö.   

f 제1항의 Úà은 ×Ý 등ÕÝ Þ료¬ 곤란Ýí 의료½ 제3ø(의료기관) 
제2항Õ 정한 î내의 병원, 의원 또는 î외의 의료관련½ÕÝ 정한 의료
기관ÕÝ Þ한 것Õ 한þ니ö.

g 제1항의 ÚàÕÝ Å래  þ의 ì항은 제외þ니ö.
   1. ø인(吸引, üì기 등으ü 빨Åø÷는 것)
   2. 천×(穿刺, ¼늘 또는 관을 꽂Å 체æㆍøÊ을 뽑Å내거  ̧ þ¼을 ü

ÉÝ는 것)등의 øÞ
   3. 신경(神經) ì단(NERVE BLOCK)
   4. û용성형 »É의 Úà
   5. 피È(避妊) »É의 Úà
   6. 검ì 및 진단을 위한 Úà(생검(生檢), ý½경검ì(ú腔鏡檢査) 등)
   7. 기Ð Úà의 정의Õ õ당ÝÉ Ï는 Þà

@기Ð Úà의 정의Õ õ당ÝÉ Ï는 Þà(예Þ)A
 - 절¼, ¼농 또는 ÷관ýÉà
 - ÝÉ정þ류 관련 ìü파/À÷È정þ폐쇄à
 - IPL(Intense Pulsed Light) : Å÷피엘 À÷È Þà
 - Ý간판 관련 경ú외 신경ì단à, ìü파 열Þ료à
 - Þ, ÞÚ, Þ은, Þ근, Þø골의 ÜÞ
 - 기Ð ÷와 çì한 Þà
※ 본 Þàø은 Úà의 정의Õ õ당ÝÉ Ï는 Þà의 예Þü, 예ÞÕ 

기재되õ 있É Ïö Ý더ÿ÷ Úà의 정의Õ õ당ÝÉ Ï는 경우 
ü상되É Ï÷니ö.

  

제4ø(ü험®을 É¯ÝÉ Ï는 ìç)
Þì는 무¼당 NH헤Å½355건½ü험2404 ü통þ관(÷Ý<ü통þ관=÷ÿ 
þ니ö) 제5ø(ü험®을 É¯ÝÉ Ï는 ìç) 및 Å래Õ 열거된 Þ위를 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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던 중 À생된 ììÕ 의Ýí ü험® É¯ìç¬ À생한 때Õ는 ü험®을 ü
½É Ï÷니ö.
 1. 위생관½, ûº를 위한 성형Úà(ö만, ìì 전 상Üü의 Þý을 위한 

Úà은 ü상þ니ö)
 2. 선천É 기형 및 ÷Õ 근거한 병상

제5ø(û별þ관의 Í멸)
d 피ü험×¬ ü험기간 중Õ ìý한 경우Õ는 ÷ û별þ관은 Í멸되며,

<ü험료 및 õþ환¯® 산출방½Ý=ÕÝ 정Ý는 ¼Õ 따ÿ Þì¬ É
¾한 ìý당Þ ÷ û별þ관의 계þ×É¾æ 및 û경üü험료를 É¯þ니ö.

e 제1항의 계þ×É¾æ É¯ìç¬ À생한 경우 계þ×는 ü통þ관 제7ø
(ü험®의 청í) 제1항의 Ý류 중 계þ×É¾æ É¯ü 관련된 Ý류를 
제출Ýì 계þ×É¾æ을 청íÝíý þ니ö. 계þ×É¾æ의 É¯절ì
는 ü통þ관 제8ø(ü험®의 É¯절ì)의 규정을 따르며, É¯기ÿ의 ö
음 날부ñ É¯ÿ까É의 기간Õ 대한 ÷×의 계산은 ü험계þ대출÷율을 
연단위 ý½ü 계산þ니ö.

제6ø(준용규정)
÷ û별þ관ÕÝ 정ÝÉ Ï은 ì항은 ü통þ관을 따¾니ö.

1-11. 화상진단비(355간편¬È)ü장 특별약관

제1ø(ü험®의 É¯ìç)
d Þì는 ü험증권Õ 기재된 피ü험×¬ ÷ û별þ관의 ü험기간 중Õ 상

õ의 ÊÙ결üü써@별표8A>Ö상 분류표?ÕÝ 정한 Ö상으ü 진단×
정된 경우Õ는 1ìì당 ÷ û별þ관의 ü험¬É®æ을 Ö상진단비ü ü
험Úø×Õ게 É¯þ니ö.

e 제1항의<Ö상=÷ÿ ý은@별표8A>Ö상 분류표?ÕÝ 정한 Ö상(열상
을 ÿýþ니ö)Õ õ당되ì î재성 2÷ ÷상의 Ö상을 말þ니ö.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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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ø(ü험® É¯Õ 관한 세부규정)
d 피ü험×¬ 동ÿ한 상õ를 ÊÙÉ인 원인으ü 2¬É ÷상의 Ö상 상Ü인 

경우Õ는 1ÞÕ 한Ýí ü험®을 É¯þ니ö.
e ü험Úø×와 Þì¬ 제1ø(ü험®의 É¯ìç)의 ü험® É¯ìçÕ 대

õ þ의ÝÉ 못할 때는 ü험Úø×와 Þì¬ ý께 제3×를 정Ýì ý 제
3×의 의견Õ 따를 Ú 있÷니ö. 제3×는 의료½ 제3ø(의료기관)Õ 규
정한 종þ병원 ÍÎ 전문의 중Õ 정Ý며, ü험® É¯ìç 판정Õ ü는 
의료비용은 Þì¬ 전æ 부öþ니ö.

제3ø(û별þ관의 Í멸)
d 피ü험×¬ ü험기간 중Õ ìý한 경우Õ는 ÷ û별þ관은 Í멸되며,

<ü험료 및 õþ환¯® 산출방½Ý=ÕÝ 정Ý는 ¼Õ 따ÿ Þì¬ É
¾한 ìý당Þ ÷ û별þ관의 계þ×É¾æ 및 û경üü험료를 É¯þ니ö.

e 제1항의 계þ×É¾æ É¯ìç¬ À생한 경우 계þ×는 ü통þ관 제7ø
(ü험®의 청í) 제1항의 Ý류 중 계þ×É¾æ É¯ü 관련된 Ý류를 
제출Ýì 계þ×É¾æ을 청íÝíý þ니ö. 계þ×É¾æ의 É¯절ì
는 ü통þ관 제8ø(ü험®의 É¯절ì)의 규정을 따르며, É¯기ÿ의 ö
음 날부ñ É¯ÿ까É의 기간Õ 대한 ÷×의 계산은 ü험계þ대출÷율을 
연단위 ý½ü 계산þ니ö.

제4ø(준용규정)
÷ û별þ관ÕÝ 정ÝÉ Ï은 ì항은 ü통þ관을 따¾니ö.
　

1-12. 화상수술비(355간편¬È)ü장 특별약관 

제1ø(ü험®의 É¯ìç)
d Þì는 ü험증권Õ 기재된 피ü험×¬ ÷ û별þ관의 ü험기간 중 상õ

의 ÊÙ결üü써@별표8A>Ö상 분류표?ÕÝ 정한 Ö상으ü 진단×정
되ì ý Þ료를 ÊÙÉ인 »É으ü Úà을 ¿은 경우Õ는 1ìì당 ÷ û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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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þ관의 ü험¬É®æ을 Ö상Úà비ü ü험Úø×Õ게 É¯þ니ö.
e 제1항의<Ö상=÷ÿ ý은@별표8A>Ö상 분류표?ÕÝ 정한 Ö상(열상

을 ÿýþ니ö)Õ õ당되ì î재성 2÷ ÷상의 Ö상을 말þ니ö.

제2ø(ü험® É¯Õ 관한 세부규정)
d 피ü험×¬ Ý¸의 ììü 두 종류 ÷상의 Ö상Úà을 ¿을 경우Õ는 한 

종류의 Ö상Úà비만을 É¯þ니ö. 
e ü험Úø×와 Þì¬ 제1ø(ü험®의 É¯ìç)의 ü험® É¯ìçÕ 대

õ þ의ÝÉ 못할 때는 ü험Úø×와 Þì¬ ý께 제3×를 정Ýì ý 제
3×의 의견Õ 따를 Ú 있÷니ö. 제3×는 의료½ 제3ø(의료기관)Õ 규
정한 종þ병원 ÍÎ 전문의 중Õ 정Ý며, ü험® É¯ìç 판정Õ ü는 
의료비용은 Þì¬ 전æ 부öþ니ö.

제3ø(Úà의 정의와 장Í)
d ÷ û별þ관ÕÝ ÿÚàĀ÷ÿ ý은 병원 또는 의원의 의ì의 면허를 ¬진 

×(÷Ý ÿ의ìĀÿ þ니ö)Õ 의Ýí Þ료¬ 필ÖÝöì 인정된 경우üÝ 
의료기관ÕÝ 의ì의 관½ ÝÕ Þ료를 ÊÙÉ인 »É으ü 의료기í를 
ì용Ýí 생체(⽣Ü)Õ 절단(切斷, û정부위를 잘ÿ내는 것), 절제(切除, 
û정부위를 잘ÿ Çå는 것) 등의 øØ(操作)을 ¬Ý는 것을 말þ니ö.

e 제1항의 ÿÚàĀÕ는 ü건ýÉ부 산Ý 신의료기à평¬위원Þ(향후 제÷변
경ÞÕ는 동 위원Þ와 동ÿ한 기·을 ÚÞÝ는 기관)ü부ñ Í전성ü Þ
료효ü를 인정¿은 최신 Úà기½÷ ÿý½니ö.

@신의료기à평¬위원ÞA
의료½ 제54ø(신의료기à평¬위원Þ의 설Þ 등)Õ 의거 설Þ된 위원
ÞüÝ 신의료기àÕ 관한 최ì의 î의기í를 말þ니ö.   

f 제1항의 Úà은 ×Ý 등ÕÝ Þ료¬ 곤란Ýí 의료½ 제3ø(의료기관) 
제2항Õ 정한 î내의 병원, 의원 또는 î외의 의료관련½ÕÝ 정한 의료
기관ÕÝ Þ한 것Õ 한þ니ö.

g 제1항의 ÚàÕÝ Å래  þ의 ì항은 제외þ니ö.
   1. ø인(吸引, üì기 등으ü 빨Åø÷는 것)
   2. 천×(穿刺, ¼늘 또는 관을 꽂Å 체æㆍøÊ을 뽑Å내거  ̧ þ¼을 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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ÉÝ는 것)등의 øÞ
   3. 신경(神經) ì단(NERVE BLOCK)
   4. û용성형 »É의 Úà
   5. 피È(避妊) »É의 Úà
   6. 검ì 및 진단을 위한 Úà(생검(生檢), ý½경검ì(ú腔鏡檢査) 등)
   7. 기Ð Úà의 정의Õ õ당ÝÉ Ï는 Þà

@기Ð Úà의 정의Õ õ당ÝÉ Ï는 Þà(예Þ)A
 - 절¼, ¼농 또는 ÷관ýÉà
 - ÝÉ정þ류 관련 ìü파/À÷È정þ폐쇄à
 - IPL(Intense Pulsed Light) : Å÷피엘 À÷È Þà
 - Ý간판 관련 경ú외 신경ì단à, ìü파 열Þ료à
 - Þ, ÞÚ, Þ은, Þ근, Þø골의 ÜÞ
 - 기Ð ÷와 çì한 Þà
※ 본 Þàø은 Úà의 정의Õ õ당ÝÉ Ï는 Þà의 예Þü, 예ÞÕ 

기재되õ 있É Ïö Ý더ÿ÷ Úà의 정의Õ õ당ÝÉ Ï는 경우 
ü상되É Ï÷니ö.

  

제4ø(ü험®을 É¯ÝÉ Ï는 ìç)
Þì는 무¼당 NH헤Å½355건½ü험2404 ü통þ관(÷Ý<ü통þ관=÷ÿ 
þ니ö) 제5ø(ü험®을 É¯ÝÉ Ï는 ìç) 및 Å래Õ 열거된 Þ위를 Ý
던 중 À생된 ììÕ 의Ýí ü험® É¯ìç¬ À생한 때Õ는 ü험®을 É
¯ÝÉ Ï÷니ö.
 1. 위생관½, ûº를 위한 성형Úà(ö만, ìì 전 상Üü의 Þý을 위한 

Úà은 ü상þ니ö)
 2. 선천É 기형 및 ÷Õ 근거한 병상

제5ø(û별þ관의 Í멸)
d 피ü험×¬ ü험기간 중Õ ìý한 경우Õ는 ÷ û별þ관은 Í멸되며,

<ü험료 및 õþ환¯® 산출방½Ý=ÕÝ 정Ý는 ¼Õ 따ÿ Þì¬ É
¾한 ìý당Þ ÷ û별þ관의 계þ×É¾æ 및 û경üü험료를 É¯þ니ö.

e 제1항의 계þ×É¾æ É¯ìç¬ À생한 경우 계þ×는 ü통þ관 제7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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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ü험®의 청í) 제1항의 Ý류 중 계þ×É¾æ É¯ü 관련된 Ý류를 
제출Ýì 계þ×É¾æ을 청íÝíý þ니ö. 계þ×É¾æ의 É¯절ì
는 ü통þ관 제8ø(ü험®의 É¯절ì)의 규정을 따르며, É¯기ÿ의 ö
음 날부ñ É¯ÿ까É의 기간Õ 대한 ÷×의 계산은 ü험계þ대출÷율을 
연단위 ý½ü 계산þ니ö.

 
제6ø(준용규정)
÷ û별þ관ÕÝ 정ÝÉ Ï은 ì항은 ü통þ관을 따¾니ö.

1-13. 일반상해수술비(1~8종)(Þ술ÿý)(¯í)(355간편¬È)ü장 특별약관

제1ø(ü험®의 É¯ìç)
d Þì는 피ü험×¬ ÷ û별þ관의 ü험기간 중Õ 상õ의 ÊÙ결üü써 

1~8종 Úà 및 Þà 분류표(@별표35A1~8종 Úà 및 Þà 분류표)Õ
Ý 정한<Úà 및 Þà=을 ¿은 경우Õ는 Úà 및 Þà의 종류 Õ따ÿ 
Å래 ®æ을 ÿ반상õÚà비(1~8종)(Þàÿý)(¯í)ü ü험Úø×Õ게 
É¯þ니ö. ö만, 1Þ의 É원당 1Þ의<Úà 및 Þà=또는 1Þ의 통원
당 1Þ의<Úà 및 Þà=Õ 한Ýí ü장Ý며, Ý¸의<ÚàÞàßü=
당 연간 1ÞÕ 한Ýí ü장þ니ö.

수술 종류 지¯®æ
예Þ

(ü험가È®æ 300만원 기준)

1종 ü험¬É®æ의 1/100 É¯   3만원
2종 ü험¬É®æ의 1/100 É¯   3만원
3종 ü험¬É®æ의 1/50 É¯   6만원
4종 ü험¬É®æ의 1/20 É¯  15만원
5종 ü험¬É®æ의 1/6 É¯  50만원
6종 ü험¬É®æ의 1/3 É¯ 100만원
7종 ü험¬É®æ의 2/3 É¯ 200만원
8종 ü험¬É®æ É¯ 3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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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õ õ설A
@ KDRG(Korean Diagnosis Related Group) A

건½ü험îì평¬원ÕÝ ¼À·관½Ý는 한î형 É원환×분류체계üÝ, 
진단ü Þà명, 연Á 등Õ 따ÿ É원환×를 çì한 ý룹으ü 분류한 
것을 말þ니ö.
÷ û별þ관은 KDRG 버전 4.4(2021.1.1 ÞÞ)의 ADRG 분류체계를 
É원 í부와 관계Ç÷ É용þ니ö.

@ ADRG(Adjacent DRG) A
환×의 ü진단 ¼ü(Major Diagnostic Category, MDC)와 Úà을 ¿
Ý는É í부Õ 따ÿ <외ü계 ý룹=ü <내ü계 ý룹=으ü 분류한 후 
의료Þ위ü1)와 진단명ü2)Õ 따ÿ 세부É으ü 분류한 것을 말þ니ö.
ü1) 의료Þ위란 ü건ýÉ부ÕÝ ìÞÝ는 <건½ü험 Þ위 ¯í·비¯

í »ý표 및 ¯í 상대¬ÞØÚ=ÕÝ 정한 Ú¬ßü를 말þ니ö.

e 제1항ÕÝ 연간÷ÿ ý은 계þÿü부ñ ý날을 ÿýÝí ý 1년 단위ü 
÷래Ý는 계þõ당ÿ 전ÿ까É의 기간을 말þ니ö.

제2ø(Úà 및 Þà의 정의)
d ÷ û별þ관ÕÝ<Úà 및 Þà=÷ÿ ý은 병원 또는 의원의 의ì 또는 

Þü의ì의 면허를 ¬진 ×(÷Ý<의ì=ÿ Ý며, 한의ì는 제외þ니ö)
Õ 의Ýí Þ료¬ 필ÖÝöì 인정된 경우üÝ ×Ý 등ÕÝ의 Þ료¬ 곤
란Ýí 의료½ 제3ø(의료기관)ÕÝ 규정한 î내의 병원, 의원 또는 î
외의 의료관련½ÕÝ 정한 의료기관ÕÝ 의ì의 관½ÝÕ@별표35A1~8
종 Úà 및 Þà 분류표ÕÝ 정한 ÚàÞàßü(÷Ý<ÚàÞàßü=ÿ 
þ니ö)Õ õ당Ý는 의료Þ위를 Ý는 것을 말þ니ö.

e 제1항의<ÚàÞàßü=는<î민건½ü험½=ÕÝ 정한 Ö양¯í(÷Ý
<Ö양¯í=ÿ þ니ö) 또는<의료¯í½=ÕÝ 정한 의료¯í(÷Ý
<의료¯í=ÿ þ니ö)의 절ì를 거쳐 ÜÞ 및 Úà료 항»ÕÝ ¯í항
»÷ À생Ýì,<KDRG(Korean Diagnosis Related Group)=분류체계Õ 
따ÿ 부í된<ADRG(Adjacent DRG)=중 Þì¬ 정한 ßü를 말þ니ö.



무배당 NH헤아림355건강보험2404(5~6종) 특별약관  ◀◀◀

- 121 -

ü2) 진단명÷란 통계청ÕÝ ìÞÝ는 <한î표준질병·ì인분류=상의 
분류번þ를 말þ니ö.

@ ü진단 ¼ü(Major Diagnostic Category, MDC) A
신체부위  ̧질병û성Õ 따ÿ í분되는 질병군의 대분류를 말þ니ö.

    f 제2항의<ÚàÞàßü=ÕÝ 향후<KDRG(Korean Diagnosis Related 
Group)=¼정으ü 동ÿ한 Úà 및 ÞàÕ 대õ<ÚàÞàßü=¬ 변경
되는 경우 ÷ û별þ관의 체결ÞØÕÝ 정한<ÚàÞàßü=를 따¾니
ö. ö만, ÷ û별þ관 체결ÞØ ÷후 <ADRG=¬ 신규 Ý¬되는 경우 
Þì는@별표35A1~8종 Úà 및 Þà 분류표의 í분Õ 준Ýí ÚàÞ
àßü를 결정þ니ö.

@예Þ Í내A
- Þì는 피ü험×¬ Úà 및 Þà ¿은 ÞØÕÝ 부í된 의료Þ위, 

진단명 및 ü진단¼ü(MDC) 등을 ÷ û별þ관 체결ÞØ의 
<KDRG=기준Õ É용þ니ö.

- 신의료Úà ÷É 등의 ÷çü ¯í항»÷ 신규 Ý¬되ì 피ü험×
¬ ý Úà 및 Þà을 ¿은 경우 Þì는 ü진단¼ü(MDC)와 의료
Þ위를 ×인한 후 ÷ û별þ관 체결ÞØÕ 정한 ÚàÞàßü를 기
준으ü Úà비(Þàÿý)를 É¯þ니ö.

@ 예Þ A
 ÷ û별þ관 체결ÞØÕ 간÷ßÕ õ당Ý는 ÚàÞàßü는 
A010(KDRG 버전 4.4)÷É으 ,̧ 피ü험×¬ 간÷ßÚà을 ¿은 ÞØ
의 ÚàÞàßü¬ A080(KDRG 버전 5.0)으ü 변경된 경우Õ÷ 
A010(KDRG 버전 4.4)Õ õ당Ý는 Úà비(Þàÿý)를 É¯þ니ö.

  

g 제2항 및 제3항Õ÷ 불íÝì ÷ û별þ관 체결ÞØÕ ¯í항»으ü 분
류된 Úà 및 Þà÷ 향후 비¯í항»으ü 변경된 경우 õ당 Úà 및 
Þà은 ü장ÕÝ 제외½니ö.

h 제1항의 Úà 및 Þà은<건½ü험 Þ위 ¯í·비¯í »ý표 및 ¯í 상
대¬ÞØÚ=제2부(Þ위 ¯í »ý·상대¬Þ ØÚ 및 산정Éî)의 제2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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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ì료) 및 제3장(Ç상진단 및 방ì선Þ료료)ÕÝ 정Ý는 내용은 ÿý
ÝÉ Ï÷니ö. ö만, Å래의 방ì선 Þ료 대상 Ú¬ßüÕ õ당Ý는 제
3장(Ç상진단 및 방ì선Þ료료)의 ì÷버¸÷프(Cyberknife) 정위É 방
ì선 Þ료, ¼ù¸÷프(Gammaknife) 정위É 방ì선 Þ료, 선형¬Î기
(LINAC) 정위É 방ì선 Þ료, 양성×Þ료는 Úà 및 ÞàÕ ÿýÝí ü
장þ니ö.

내 용 수가코드

체부정위É방ì선Úà[1Þ당]-선형¬Î기÷용 HD111
체부정위É방ì선Úà[1Þü Þ료종결]-선형¬Î기÷용 HD112
뇌정위É방ì선Úà-¼ù¸÷프 HD113
뇌정위É방ì선Úà-ì÷버¸÷프 HD114
뇌정위É방ì선Úà-선형¬Î기 HD115
양성×Þ료[1Þ당] HD121
체부정위É방ì선Úà[1Þ당]-ì÷버¸÷프÷용 HD211
체부정위É방ì선Úà[1Þü Þ료종결]-ì÷버¸÷프÷용 HD212

   ※<건½ü험 Þ위 ¯í·비¯í »ý표 및 ¯í 상대¬ÞØÚ=는 ü건
ýÉ부¬ ìÞ한 ¼Õ 따¾니ö.

제3ø(ü험® É¯Õ 관한 세부규정)
d 피ü험×¬ 1Þ의 É원 또는 1Þ의 통원 중Õ 2¬É ÷상의 Úà 및 Þ

à을 ¿은 경우 퇴원ÿ 또는 통원ÿ을 기준으ü 진단Ý 및 진료비세부내
îÝ 등ÕÝ ×인되는 Ý¸의 ÚàÞàßüÕ 한Ýí Úà비(Þàÿý)
를 É¯þ니ö.

e 제1항Õ÷ 불íÝì 피ü험×¬ 동ÿ한 의료기관ÕÝ 퇴원 Ç÷ 계ÎÉ
원 중Õ 2¬É ÷상의 ÚàÞàßü¬ 부í되는 경우 또는 1ÿ 2Þ ÷
상 통원Ýí 2¬É ÷상의 ÚàÞàßü¬ 부í된 경우Õ는 ÚàÞà종
류¬ 높은 Ý¸의 ÚàÞàßüÕ 한Ýí õ당 종의 Úà비(Þàÿý)를 
É¯þ니ö.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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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Þ Í내A
×동ìü험 또는 산재ü험 등<î민건½ü험½=또는<의료¯í½=
을 É용¿É 못Ý는 ììü 인Ýí Å래의 진단명 및 의료Þ위를 ¿
은 경우 Þì는 제5항Õ 따ÿ <슬관절 및 Ý퇴골 골절 Úà(I283)=Õ 

@예Þ Í내A
ADRG는 1Þ의 É원 또는 1Þ의 통원Õ 대Ýí 2¬É ÷상의 Úà 
및 Þà을 ¿더ÿ÷ <KDRG=ÕÝ 정한 외üÉ 우선순위Õ 따ÿ Ý¸
만 생성½니ö. ÷ 경우 외üÉ 우선순위는@별표35A1~8종 Úà 및 
Þà 분류표의 ÚàÞà종류와 ì÷¬ 있을 Ú 있÷니ö.

@ 예Þ A
피ü험×¬ É원을 Ýì <ç방재건à(J051)=(3종)ü <ç방절제à
(J061)=(7종)을 동ÞÕ ¿은 후 퇴원할 경우 생성되는 ADRG는 <ç방
재건à(J051)=É니ö. ö만, ÷ 경우 Þì는 제2항Õ 따ÿ <ç방절제
à(J061)=Õ õ당Ý는 7종의 Úà비(Þàÿý)를 É¯þ니ö.

  

f 피ü험×¬ 동ÿ한 상õ의 Þ료를 ÊÙÉ인 »É으ü 의료기관을 ÷전Ý
í É원Ý거  ̧동ÿ한 의료기관Õ 퇴원 후 ö른 ÿ×Õ 재É원Ýí Úà 
및 Þà을 ¿은 경우Õ는 Èü운 É원으ü üì 제1ø(ü험®의 É¯ì
ç)ÕÝ 정한 ¼Õ 따ÿ ü장þ니ö.

g 피ü험×¬ 상õÕ 대한 ü장¼Þÿ ÷후 계ÎÉ원 중 ÷ û별þ관의 ü
험기간÷ 끝¼을 때Õ÷ ÷ û별þ관의 ü험기간 종료ÿ부ñ 180ÿ ÷
내(피ü험×의 퇴원ÿ을 기준으ü Ý며, ü험기간 종료ÿ은 제외þ니ö)
Õ 제1ø(ü험®의 É¯ìç)ÕÝ 정한 ü험® É¯ìç¬ À생한 경우
Õ는 ÿ반상õÚà비(1~8종)(Þàÿý)(¯í)를 ü장þ니ö.

h 피ü험×¬<î민건½ü험½=또는<의료¯í½=을 É용¿É 못Ý는 ì
ìü 인Ýí Úà 및 Þà한 경우, 진단Ý 및 진료비세부내îÝ 등을 통
õ ü진단¼ü(MDC)와 의료Þ위 등으ü ÷ û별þ관ÕÝ 정한 ÚàÞà
ßü를 ×인할 Ú 있는 경우 Þì는 제2ø(Úà 및 Þà의 정의)ÕÝ 정
한 Úà 및 ÞàÕ ÿýÝí ü장þ니ö.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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õ당Ý는 Úà비(Þàÿý)를 É¯þ니ö.
· 진단명 : 경골 Ý단의 기Ð 골절(S82.38)
· 의료Þ위 : ìÉ골절정ýà[ýè골절ÿý]-관혈É-Ý퇴골-경골(N1604)

  i 제2항Õ÷ 불íÝì 제5항ÕÝ õ당 É원기간 또는 통원ÿÕ Ý¬É으ü
<î민건½ü험½=ÕÝ 정한 Ö양¯í 또는<의료¯í½=ÕÝ 정한 의
료¯í의 ¯í항»÷ À생Ý는 ö른 Úà 및 Þà을 ¿은 경우 Þì는 
÷ ÚàÞàßüÕ õ당Ý는 Úà비(Þàÿý)와 제5항의 ÚàÞàßü
Õ õ당Ý는 Úà비(Þàÿý)를  É¯þ니ö.

j<ý½경을 ÷용한 단순 ×궁 Úà(Æ성종양제외)(N031)=,<¼ýÕ 의한 
단순 ×궁 Úà(Æ성종양 제외)(N032)=,<분만및ç산후관련장å(ÚàÞ
Þ)(O110)=는<î민건½ü험½=ÕÝ 정한 Ö양¯í 또는<의료¯í
½=ÕÝ 정한 의료¯í 절ì를 거쳤É만 ¯í항»÷ À생ÝÉ Ï는 경
우Õ÷ Þì는 제1ø(ü험®의 É¯ìç)ÕÝ 정한 ¼Õ 따ÿ ü장þ니ö.

k ü험Úø×와 Þì¬ 제1ø(ü험®의 É¯ìç)의 ü험® É¯ìçÕ 대
õ þ의ÝÉ 못할 때는 ü험Úø×와 Þì¬ ý께 제3×를 정Ýì ý 제
3×의 의견Õ 따를 Ú 있÷니ö. 제3×는 의료½ 제3ø(의료기관)Õ 규
정한 종þ병원 ÍÎ 전문의 중Õ 정Ý며, ü험® É¯ìç 판정Õ ü는 
의료비용은 Þì¬ 전æ 부öþ니ö.

제4ø(ü험®을 É¯ÝÉ Ï는 ìç)
Þì는 ü통þ관 제5ø(ü험®을 É¯ÝÉ Ï는 ìç) 및 Å래의 ìçÕ 의
Ýí ü험® É¯ìç¬ À생한 때Õ는 ü험®을 É¯ÝÉ Ï÷니ö.

1. 건½검진, 예방Ù종, 인공ç산
2. Ç양제, 종þ비Ð민제, þ르몬 þí, ü신용 þþ, 친× ×인을 위한 

진단, 불È검ì, 불ÈÚà, 불Èý원à, üø생ßà(체내, 체외 인공Ú
정을 ÿýþ니ö), 성장Î진ü 관련된 Úà

3. Å래Õ 열거된 î민건½ü험 비¯í 대상으ü 신체의 필Ú 기·¼선 
»É÷ Å닌 외º¼선 »É의 Þ료를 위한 Úà

   ¬. 쌍꺼풀Úà(÷중검Úà. ö만, Í검ÝÚ, Í검내반 등을 Þ료Ý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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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한 Þ½¼선 »É의 ÷중검Úà은 ü상þ니ö), ß성형Úà(융
비à), ç방×대(ö만, ç방Ø 환×의 ç방재건à은 ü상þ니ö)ㆍ
ÞÍà, É방øÉà, ü½살제거à 등

   .̧ ìÞ교정, Í와½증(양쪽 눈을 ¼싸ì 있는 뼈와 뼈 ì÷의 거
½¬ 넓은 증상)의 교정 등 Þ계 Úàü써 Þ½¼선 »É÷ Å
닌 외º¼선 »É의 Úà

   ö. Í경, 콘Ýú렌É 등을 대체Ý기 위한 Þ½교정à(î민건½ü험 
Ö양¯í 대상 Úà방½ 또는 Þ료재료¬ ì용되É Ï은 부분은 
Þ½교정àü 봅니ö)

   ÿ. 외º¼선 »É의 ö½정þ류 Úà
4. 위생관½, ûº를 위한 성형Úà(ö만, ìì전 상Üü의 Þý을 위한 

Úà은 ÿýþ니ö)
5. 선천É 기형 및 ÷Õ 근거한 병상

   6. Þì는@별표35A1~8종 Úà 및 Þà 분류표의 ü2)Õ õ당Ý는 ì
항은 ü상ÝÉ Ï÷니ö.

   7. Þì는<î민건½ü험 Ö양¯í의 기준Õ 관한 규ß=제9ø 제1항
([별표2] 비¯í대상)Õ õ당Ý는 Úà 및 ÞàÕ 대Ýí는 ü상ÝÉ 
Ï÷니ö.

제5ø(û별þ관의 Í멸)
d 피ü험×¬ ü험기간 중Õ ìý한 경우Õ는 ÷ û별þ관은 Í멸되며,

<ü험료 및 õþ환¯® 산출방½Ý=ÕÝ 정Ý는 ¼Õ 따ÿ Þì¬ É
¾한 ìý당Þ ÷ û별þ관의 계þ×É¾æ 및 û경üü험료를 É¯þ니ö.

e 제1항의 계þ×É¾æ É¯ìç¬ À생한 경우 계þ×는 ü통þ관 제7ø
(ü험®의 청í) 제1항의 Ý류 중 계þ×É¾æ É¯ü 관련된 Ý류를 
제출Ýì 계þ×É¾æ을 청íÝíý þ니ö. 계þ×É¾æ의 É¯절ì
는 ü통þ관 제8ø(ü험®의 É¯절ì)의 규정을 따르며, É¯기ÿ의 ö
음 날부ñ É¯ÿ까É의 기간Õ 대한 ÷×의 계산은 ü험계þ대출÷율을 
연단위 ý½ü 계산þ니ö.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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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ø(준용규정)
÷ û별þ관ÕÝ 정ÝÉ Ï은 ì항은 ü통þ관을 따¾니ö. 

1-14. 일반상해통원수술비(당일È원ÿý)(355간편¬È)ü장 특별약관

제1ø(ü험®의 É¯ìç)
Þì는 피ü험×¬ ÷ û별þ관의 ü험기간 중Õ 상õ의 ÊÙ결üü써 통원
(당ÿÉ원ÿý)Ýí Úà을 ¿은 경우Õ는 1ìì당 ÷ û별þ관의 ü험¬É
®æ을 ÿ반상õ통원Úà비(당ÿÉ원ÿý)ü ü험Úø×Õ게 É¯þ니ö.

제2ø(ü험® É¯Õ 관한 세부규정)
d Ý¸의 ììü 두 종류 ÷상의 상õ통원Úà을 ¿거  ̧같은 종류의 상õ

통원Úà을 2Þ÷상 ¿은 경우Õ는 Ý¸의 ÿ반상õ통원Úà비(당ÿÉ원
ÿý)만 É¯þ니ö.

e ü험Úø×와 Þì¬ 제1ø(ü험®의 É¯ìç)의 ü험® É¯ìçÕ 대
õ þ의ÝÉ 못할 때는 ü험Úø×와 Þì¬ ý께 제3×를 정Ýì ý 제
3×의 의견Õ 따를 Ú 있÷니ö. 제3×는 의료½ 제3ø(의료기관)Õ 규
정한 종þ병원 ÍÎ 전문의 중Õ 정Ý며, ü험® É¯ìç 판정Õ ü는 
의료비용은 Þì¬ 전æ 부öþ니ö.

제3ø(Úà의 정의와 장Í)
d ÷ û별þ관ÕÝ ÿÚàĀ÷ÿ ý은 병원 또는 의원의 의ì의 면허를 ¬진 

×(÷Ý ÿ의ìĀÿ þ니ö)Õ 의Ýí Þ료¬ 필ÖÝöì 인정된 경우üÝ 
의료기관ÕÝ 의ì의 관½ ÝÕ Þ료를 ÊÙÉ인 »É으ü 의료기í를 
ì용Ýí 생체(⽣Ü)Õ 절단(切斷, û정부위를 잘ÿ내는 것), 절제(切除, 
û정부위를 잘ÿ Çå는 것) 등의 øØ(操作)을 ¬Ý는 것을 말þ니ö.

e 제1항의 ÿÚàĀÕ는 ü건ýÉ부 산Ý 신의료기à평¬위원Þ(향후 제÷변
경ÞÕ는 동 위원Þ와 동ÿ한 기·을 ÚÞÝ는 기관)ü부ñ Í전성ü Þ
료효ü를 인정¿은 최신 Úà기½÷ ÿý½니ö.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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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의료기à평¬위원ÞA
의료½ 제54ø(신의료기à평¬위원Þ의 설Þ 등)Õ 의거 설Þ된 위원
ÞüÝ 신의료기àÕ 관한 최ì의 î의기í를 말þ니ö.   

f 제1항의 Úà은 ×Ý 등ÕÝ Þ료¬ 곤란Ýí 의료½ 제3ø(의료기관) 
제2항Õ 정한 î내의 병원, 의원 또는 î외의 의료관련½ÕÝ 정한 의료
기관ÕÝ Þ한 것Õ 한þ니ö.

g 제1항의 ÚàÕÝ Å래  þ의 ì항은 제외þ니ö.
   1. ø인(吸引, üì기 등으ü 빨Åø÷는 것)
   2. 천×(穿刺, ¼늘 또는 관을 꽂Å 체æㆍøÊ을 뽑Å내거  ̧ þ¼을 ü

ÉÝ는 것)등의 øÞ
   3. 신경(神經) ì단(NERVE BLOCK)
   4. û용성형 »É의 Úà
   5. 피È(避妊) »É의 Úà
   6. 검ì 및 진단을 위한 Úà(생검(生檢), ý½경검ì(ú腔鏡檢査) 등)
   7. 기Ð Úà의 정의Õ õ당ÝÉ Ï는 Þà

@기Ð Úà의 정의Õ õ당ÝÉ Ï는 Þà(예Þ)A
 - 절¼, ¼농 또는 ÷관ýÉà
 - ÝÉ정þ류 관련 ìü파/À÷È정þ폐쇄à
 - IPL(Intense Pulsed Light) : Å÷피엘 À÷È Þà
 - Ý간판 관련 경ú외 신경ì단à, ìü파 열Þ료à
 - Þ, ÞÚ, Þ은, Þ근, Þø골의 ÜÞ
 - 기Ð ÷와 çì한 Þà
※ 본 Þàø은 Úà의 정의Õ õ당ÝÉ Ï는 Þà의 예Þü, 예ÞÕ 

기재되õ 있É Ïö Ý더ÿ÷ Úà의 정의Õ õ당ÝÉ Ï는 경우 
ü상되É Ï÷니ö.

  

제4ø(É원 및 통원의 정의와 장Í)
d ÷ û별þ관ÕÝ<É원=÷ÿ ý은 병원 또는 의원의 의ì 면허를 ¬진 

×(÷Ý<의ì=ÿ þ니ö)Õ 의Ýí Þ료¬ 필ÖÝöì 인정한 경우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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Ý, ×Ý 등ÕÝ의 Þ료¬ 곤란Ýí 의료기관Õ ÉäÝí 의ì의 관½ 
ÝÕ Þ료Õ 전념Ý는 것을 말þ니ö. 

e ÷ û별þ관ÕÝ<통원=÷ÿ ý은 의ìÕ 의Ýí Þ료¬ 필ÖÝöì 인
정한 경우üÝ, 의료기관Õ ÉäÝÉ Ïì 내원Ýí 의ì의 관½ ÝÕ 
Þ료Õ 전념Ý는 것을 말þ니ö. 

f 제1항 및 제2항의<의료기관=÷ÿ ý은 의료½ 제3ø(의료기관) 제2항
Õ 정한 î내의 병원, 의원 또는 î외의 의료관련½ÕÝ 정한 의료기관
을 말þ니ö.

g ÷ û별þ관ÕÝ<당ÿÉ원=÷ÿ ý은 É원ÿ×와 퇴원ÿ×¬ 동ÿ한 
É원을 말þ니ö.

제5ø(ü험®을 É¯ÝÉ Ï는 ìç)
ü통þ관 제5ø(ü험®을 É¯ÝÉ Ï는 ìç) 및 Å래의 ìçÕ 의Ýí ü
험® É¯ìç¬ À생한 때Õ는 ü험®을 É¯ÝÉ Ï÷니ö.

1. 건½검진, 예방Ù종, 인공ç산
2. Ç양제, 종þ비Ð민제, þ르몬 þí, ü신용 þþ, 친× ×인을 위한 

진단, 불È검ì, 불ÈÚà, 불Èý원à, üø생ßà(체내, 체외 인공Ú
정을 ÿýþ니ö), 성장Î진ü 관련된 Úà

3. Å래Õ 열거된 î민건½ü험 비¯í 대상으ü 신체의 필Ú 기·¼선 
»É÷ Å닌 외º¼선 »É의 Þ료를 위한 Úà

    ¬. 쌍꺼풀Úà(÷중검Úà), ß성형Úà(융비à), ç방×대·ÞÍà, É
방øÉà, ü½살제거à 등

    .̧ ìÞ교정, Í와½증의 교정 등 Þ계 Úàü써 Þ½¼선 »É
÷ Å닌 외º¼선 »É의 Úà

    ö. Í경, 콘Þú 렌É 등을 대체Ý기 위한 Þ½교정à
    ÿ. 외º¼선 »É의 ö½정þ류 Úà
4. 위생관½, ûº를 위한 성형Úà(ö만, ìì전 상Üü의 Þý을 위한 

Úà은 ÿýþ니ö)
5. 선천É 기형 및 ÷Õ 근거한 병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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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ø(û별þ관의 Í멸)
d 피ü험×¬ ü험기간 중Õ ìý한 경우Õ는 ÷ û별þ관은 Í멸되며,

<ü험료 및 õþ환¯® 산출방½Ý=ÕÝ 정Ý는 ¼Õ 따ÿ Þì¬ É
¾한 ìý당Þ ÷ û별þ관의 계þ×É¾æ 및 û경üü험료를 É¯þ
니ö.

e 제1항의 계þ×É¾æ É¯ìç¬ À생한 경우 계þ×는 ü통þ관 제7ø
(ü험®의 청í) 제1항의 Ý류 중 계þ×É¾æ É¯ü 관련된 Ý류를 
제출Ýì 계þ×É¾æ을 청íÝíý þ니ö. 계þ×É¾æ의 É¯절ì
는 ü통þ관 제8ø(ü험®의 É¯절ì)의 규정을 따르며, É¯기ÿ의 ö
음 날부ñ É¯ÿ까É의 기간Õ 대한 ÷×의 계산은 ü험계þ대출÷율
을 연단위 ý½ü 계산þ니ö.

제7ø(준용규정)
÷ û별þ관ÕÝ 정ÝÉ Ï은 ì항은 ü통þ관을 따¾니ö.

1-15. 일반상해È원수술비(당일È원제외)(355간편¬È)ü장 특별약관

제1ø(ü험®의 É¯ìç)
Þì는 피ü험×¬ ÷ û별þ관의 ü험기간 중Õ 상õ의 ÊÙ결üü써 퇴원
Ç÷ 계Î 2ÿ÷상 É원Ý는 Úà을 ¿은 경우Õ는 1ìì당 ÷ û별þ관의 
ü험¬É®æ을 ÿ반상õÉ원Úà비(당ÿÉ원제외)ü ü험Úø×Õ게 É¯
þ니ö.

제2ø(ü험® É¯Õ 관한 세부규정)
d Ý¸의 ììü 두 종류 ÷상의 상õÉ원Úà을 ¿거  ̧같은 종류의 상õ

É원Úà을 2Þ÷상 ¿은 경우Õ는 Ý¸의 ÿ반상õÉ원Úà비(당ÿÉ원
제외)만 É¯þ니ö.

e ü험Úø×와 Þì¬ 제1ø(ü험®의 É¯ìç)의 ü험® É¯ìçÕ 대
õ þ의ÝÉ 못할 때는 ü험Úø×와 Þì¬ ý께 제3×를 정Ýì ý 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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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의 의견Õ 따를 Ú 있÷니ö. 제3×는 의료½ 제3ø(의료기관)Õ 규
정한 종þ병원 ÍÎ 전문의 중Õ 정Ý며, ü험® É¯ìç 판정Õ ü는 
의료비용은 Þì¬ 전æ 부öþ니ö.

제3ø(Úà의 정의와 장Í)
d ÷ û별þ관ÕÝ ÿÚàĀ÷ÿ ý은 병원 또는 의원의 의ì의 면허를 ¬진 

×(÷Ý ÿ의ìĀÿ þ니ö)Õ 의Ýí Þ료¬ 필ÖÝöì 인정된 경우üÝ 
의료기관ÕÝ 의ì의 관½ ÝÕ Þ료를 ÊÙÉ인 »É으ü 의료기í를 
ì용Ýí 생체(⽣Ü)Õ 절단(切斷, û정부위를 잘ÿ내는 것), 절제(切除, 
û정부위를 잘ÿ Çå는 것) 등의 øØ(操作)을 ¬Ý는 것을 말þ니ö.

e 제1항의 ÿÚàĀÕ는 ü건ýÉ부 산Ý 신의료기à평¬위원Þ(향후 제÷변
경ÞÕ는 동 위원Þ와 동ÿ한 기·을 ÚÞÝ는 기관)ü부ñ Í전성ü Þ
료효ü를 인정¿은 최신 Úà기½÷ ÿý½니ö.

@신의료기à평¬위원ÞA
의료½ 제54ø(신의료기à평¬위원Þ의 설Þ 등)Õ 의거 설Þ된 위원
ÞüÝ 신의료기àÕ 관한 최ì의 î의기í를 말þ니ö.   

f 제1항의 Úà은 ×Ý 등ÕÝ Þ료¬ 곤란Ýí 의료½ 제3ø(의료기관) 
제2항Õ 정한 î내의 병원, 의원 또는 î외의 의료관련½ÕÝ 정한 의료
기관ÕÝ Þ한 것Õ 한þ니ö.

g 제1항의 ÚàÕÝ Å래  þ의 ì항은 제외þ니ö.
   1. ø인(吸引, üì기 등으ü 빨Åø÷는 것)
   2. 천×(穿刺, ¼늘 또는 관을 꽂Å 체æㆍøÊ을 뽑Å내거  ̧ þ¼을 ü

ÉÝ는 것)등의 øÞ
   3. 신경(神經) ì단(NERVE BLOCK)
   4. û용성형 »É의 Úà
   5. 피È(避妊) »É의 Úà
   6. 검ì 및 진단을 위한 Úà(생검(生檢), ý½경검ì(ú腔鏡檢査) 등)
   7. 기Ð Úà의 정의Õ õ당ÝÉ Ï는 Þ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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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Ð Úà의 정의Õ õ당ÝÉ Ï는 Þà(예Þ)A
 - 절¼, ¼농 또는 ÷관ýÉà
 - ÝÉ정þ류 관련 ìü파/À÷È정þ폐쇄à
 - IPL(Intense Pulsed Light) : Å÷피엘 À÷È Þà
 - Ý간판 관련 경ú외 신경ì단à, ìü파 열Þ료à
 - Þ, ÞÚ, Þ은, Þ근, Þø골의 ÜÞ
 - 기Ð ÷와 çì한 Þà
※ 본 Þàø은 Úà의 정의Õ õ당ÝÉ Ï는 Þà의 예Þü, 예ÞÕ 

기재되õ 있É Ïö Ý더ÿ÷ Úà의 정의Õ õ당ÝÉ Ï는 경우 
ü상되É Ï÷니ö.

  

제4ø(É원의 정의와 장Í)
d ÷ û별þ관ÕÝ<É원=÷ÿ ý은 병원 또는 의원의 의ì 면허를 ¬진 

×(÷Ý<의ì=ÿ þ니ö)Õ 의Ýí Þ료¬ 필ÖÝöì 인정한 경우ü
Ý, ×Ý 등ÕÝ의 Þ료¬ 곤란Ýí 의료기관Õ ÉäÝí 의ì의 관½ 
ÝÕ Þ료Õ 전념Ý는 것을 말þ니ö. 

e 제1항의<의료기관=÷ÿ ý은 의료½ 제3ø(의료기관) 제2항Õ 정한 î
내의 병원, 의원 또는 î외의 의료관련½ÕÝ 정한 의료기관을 말þ니ö.

f ÷ û별þ관ÕÝ 8당ÿÉ원9÷ÿ ý은 É원ÿ×와 퇴원ÿ×¬ 동ÿ한 É
원을 말þ니ö.

제5ø(ü험®을 É¯ÝÉ Ï는 ìç)
ü통þ관 제5ø(ü험®을 É¯ÝÉ Ï는 ìç) 및 Å래의 ìçÕ 의Ýí ü
험® É¯ìç¬ À생한 때Õ는 ü험®을 É¯ÝÉ Ï÷니ö.

1. 건½검진, 예방Ù종, 인공ç산
2. Ç양제, 종þ비Ð민제, þ르몬 þí, ü신용 þþ, 친× ×인을 위한 

진단, 불È검ì, 불ÈÚà, 불Èý원à, üø생ßà(체내, 체외 인공Ú
정을 ÿýþ니ö), 성장Î진ü 관련된 Úà

3. Å래Õ 열거된 î민건½ü험 비¯í 대상으ü 신체의 필Ú 기·¼선 
»É÷ Å닌 외º¼선 »É의 Þ료를 위한 Ú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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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쌍꺼풀Úà(÷중검Úà), ß성형Úà(융비à), ç방×대·ÞÍà, É
방øÉà, ü½살제거à 등

    .̧ ìÞ교정, Í와½증의 교정 등 Þ계 Úàü써 Þ½¼선 »É
÷ Å닌 외º¼선 »É의 Úà

    ö. Í경, 콘Þú 렌É 등을 대체Ý기 위한 Þ½교정à
    ÿ. 외º¼선 »É의 ö½정þ류 Úà
4. 위생관½, ûº를 위한 성형Úà(ö만, ìì전 상Üü의 Þý을 위한 

Úà은 ÿýþ니ö)
5. 선천É 기형 및 ÷Õ 근거한 병상

제6ø(û별þ관의 Í멸)
d 피ü험×¬ ü험기간 중Õ ìý한 경우Õ는 ÷ û별þ관은 Í멸되며,

<ü험료 및 õþ환¯® 산출방½Ý=ÕÝ 정Ý는 ¼Õ 따ÿ Þì¬ É
¾한 ìý당Þ ÷ û별þ관의 계þ×É¾æ 및 û경üü험료를 É¯þ니ö.

e 제1항의 계þ×É¾æ É¯ìç¬ À생한 경우 계þ×는 ü통þ관 제7ø
(ü험®의 청í) 제1항의 Ý류 중 계þ×É¾æ É¯ü 관련된 Ý류를 
제출Ýì 계þ×É¾æ을 청íÝíý þ니ö. 계þ×É¾æ의 É¯절ì
는 ü통þ관 제8ø(ü험®의 É¯절ì)의 규정을 따르며, É¯기ÿ의 ö
음 날부ñ É¯ÿ까É의 기간Õ 대한 ÷×의 계산은 ü험계þ대출÷율을 
연단위 ý½ü 계산þ니ö.

제7ø(준용규정)
÷ û별þ관ÕÝ 정ÝÉ Ï은 ì항은 ü통þ관을 따¾니ö. 

1-16. 간병인사용 일반상해È원일당(1일÷상180일한÷)(요양병원제외)
(355간편¬È)ü장 특별약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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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É¯®æ 예ÞA
▪ ü험¬É®æ : 2만원
▪ É원기간 : 2024년 5월 1ÿ ~ 2024년 5월 30ÿ (30ÿ)
▪ 간병인 ì용ÿ 및 ì용®æ

제1ø(ü험®의 É¯ìç)
d Þì는 피ü험×¬ ÷ û별þ관의 ü험기간 중Õ 상õ¬ À생Ýì ý 상

õ의 ÊÙ결üü써 생활기· 또는 Æ무·½Õ É장을 ¬져와 Ö양병원을 
제외한 병원 또는 의원(한방병원 또는 한의원을 ÿýþ니ö)Õ É원Ýí 
Þ료를 ¿으며 제5ø(간병인의 정의)ÕÝ 정한 간병인을 ì용한 경우Õ
는 ì용한 날Õ 대Ýí 1ÿ당 Å래Õ 정한 ®æ을 간병인ì용 ÿ반상õ
É원ÿ당(1ÿ÷상180ÿ한÷)(Ö양병원제외)으ü ü험Úø×Õ게 É¯þ
니ö.

í  분 지¯®æ

간병인 ì용®æ÷ 
1ÿ당 7만원 ÷상인 경우 ÷ û별þ관 ü험¬É®æ의 100%

간병인 ì용®æ÷ 
1ÿ당 7만원 û만인 경우 ÷ û별þ관 ü험¬É®æ의 50%

e 제1항의 간병인ì용 ÿ반상õÉ원ÿ당(1ÿ÷상180ÿ한÷)(Ö양병원제외)
의 É¯ÿÚ는 1Þ É원당 180ÿ을 한÷ü þ니ö.

제2ø(ü험® É¯Õ 관한 세부규정)
d 제1ø(ü험®의 É¯ìç) 제1항의 É¯기준은 연ÎÉ인 간병인 ì용ÿ

ùö 총 ì용®æ을 총 ì용ÿÚü ¸눈 ®æ으ü 판단þ니ö. 간병인 
ì용ÿ의 연Îí부 판단은 날짜를 기준으ü Ý며, 간병 ì용 ÞØÿ×와 
간병 ì용 종료ÿ× ì÷Õ 간병인을 ì용ÝÉ Ï은 날짜¬ Ç는 경우Õ 
간병인 ì용ÿ÷ 연Î된 것으ü 봅니ö. ÷때 간병인을 ì용한 Þ간÷ 
연ÎÉ÷É Ï더ÿ÷ 간병인을 ì용한 날짜¬ 연Î된 경우 간병인 ì용
은 연Î된 것으ü 봅니ö.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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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2024년 5월 12ÿ ~ 5월 17ÿ : 총 ì용ÿÚ 6ÿ, 총 ì용®æ 
66만원, 1ÿ당 평균 7만원 ÷상Õ õ당

     ² 2만원 × 6ÿ = 12만원 É¯
  2. 2024년 5월 21ÿ ~ 5월 25ÿ æ전, 5월 25ÿ æ후, 5월 26ÿ 

æ후 ~ 5월 28ÿ : 총 ì용ÿÚ 8ÿ, 총 ì용®æ 48만원, 
1ÿ당 평균 7만원 û만Õ õ당

     ² 1만원 × 8ÿ = 8만원 É¯
▪ 간병인ì용 ÿ반상õÉ원ÿ당(1ÿ÷상180ÿ한÷)(Ö양병원제외) 

É¯®æ : 간병인 ì용ÿÚ 14ÿ, ü험® 12만원 + 8만원 = 
20만원 É¯

   e 동ÿ한 상õ의 Þ료를 »É으ü 2Þ ÷상 É원한 경우 ÷를 1Þ É원으
ü üÅ 제1ø(ü험®의 É¯ìç)를 É용þ니ö. 

f 피ü험×¬ ü장¼Þÿ ÷후 É원Ýí Þ료를 ¿던 중 ü험기간÷ 끝¼
을 때Õ÷ 퇴원Ý기 전까É의 계Î 중인 É원Õ 대Ýí는 제1ø(ü험®
의 É¯ìç)Õ 따ÿ 계Î ü장þ니ö.

g 피ü험×¬ 병원(단, Ö양병원 제외) 또는 의원을 ÷전Ýí É원한 경우
Õ÷ 동ÿ한 상õ의 Þ료를 »É으ü 2Þ ÷상 É원한 경우Õ는 계ÎÝ
í É원한 것으ü üÅ 제1ø(ü험®의 É¯ìç)를 É용þ니ö. 

h 피ü험×¬ 정당한 ÷ç Ç÷ É원기간 중 의ì의 ÉÞ를 따르É Ï은 
때Õ는 Þì는 간병인ì용 ÿ반상õÉ원ÿ당(1ÿ÷상180ÿ한÷)(Ö양병
원제외)의 전부 또는 ÿ부를 É¯ÝÉ Ï÷니ö.

i 제1ø(ü험®의 É¯ìç)ÕÝ É¯ÿÚ는 간병인을 ä제 ì용한 날Õ 
대Ýí ì용ÿ을 þ산Ýí É용Ý며, ì용ÝÉ Ï은 ÿÚÕ 대õÝ는 ü
험®을 É¯ÝÉ Ï÷니ö.

j ü험Úø×와 Þì¬ 제1ø(ü험®의 É¯ìç)의 ü험® É¯ìçÕ 대
õ þ의ÝÉ 못할 때는 ü험Úø×와 Þì¬ ý께 제3×를 정Ýì ý 제
3×의 의견Õ 따를 Ú 있÷니ö. 제3×는 의료½ 제3ø(의료기관)Õ 규
정한 종þ병원 ÍÎ 전문의 중Õ 정Ý며, ü험® É¯ìç 판정Õ ü는 
의료비용은 Þì¬ 전æ 부öþ니ö.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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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ø(ü험®을 É¯ÝÉ Ï는 ìç)
d Þì는 ü통þ관 제5ø(ü험®을 É¯ÝÉ Ï는 ìç)의 ìçÕ 의Ýí 

ü험® É¯ìç¬ À생한 때Õ는 ü험®을 É¯ÝÉ Ï÷니ö. 
e 의료½ 제4ø의2(간þ·간병통þÝ비스 제공 등)ÕÝ 정Ý는 간þ·간병통

þÝ비스를 제공¿는 경우Õ는 제1ø(ü험®의 É¯ìç)의 간병인ì용 
ÿ반상õÉ원ÿ당(Ö양병원제외)(1ÿ÷상180ÿ한÷)은 É¯ÝÉ Ï÷니ö.

제4ø(É원의 정의와 장Í)
÷ û별þ관ÕÝ<É원=÷ÿ ý은 병원 또는 의원 등의 의ì, Þü의ì 또
는 한의ì의 면허를 ¬진 ×(÷Ý<의ì=ÿ þ니ö)Õ 의Ýí Þ료¬ 필Ö
Ýöì 인정된 경우üÝ, ×Ý 등ÕÝ의 Þ료¬ 곤란Ýí 의료½ 제3ø(의
료기관) 제2항Õ 정한 î내의 병원, 의원 또는 î외의 의료관련½ÕÝ 정한 
의료기관Õ ÉäÝí 의ì의 관½ÝÕ Þ료Õ 전념Ý는 것을 말þ니ö.

@의료½ 제3ø(의료기관)A
e 의료기관은 ö음  þ와 같÷ í분한ö.
  1. 의원  ̄의료기관 : 의원, Þü의원, 한의원
  2. ø산원
  3. 병원  ̄ 의료기관 : 병원, Þü병원, 한방병원, Ö양병원, 정신병원, 

종þ병원   

   
제5ø(간병인의 정의)
d ÷ û별þ관Õ 있õÝ<간병인=÷ÿ ý은<간병Ý비스=를 제공Ý는 활

동을 Ý는 ×üÝ 의료½ 제3ø(의료기관)Õ ÍÎ되õ ¯í를 ¿는 ×, 
ìÆ× 등ý된 Æ체Õ ÍÎ되õ ¯í를 ¿는 × 또는 ìÆ×를 등ý한 
×Õ 한þ니ö.

e 제1항의 ìÆ×는 간병 관련 Æ종Õ õ당되õý Ý며, î세청 Æ종ßü 
기준 <¼인간병 및 çì Ý비스Æ= 또는 <¼인간병인= 등으ü 등ý되õ 
있õý þ니ö.

f 제1항ÕÝ<간병Ý비스=ÿ ý은 간병인÷ 피ü험×¬ 병원 또는 의원Õ 
É원ÝÆ을 경우 피ü험×를 위Ýí 신체활동 É원, 정ÝÉ원, 환경관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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Í전관½, 활동관½ 등을 제공Ý는 것을 말Ý며, 의료½ 제4ø의2(간þ·
간병통þÝ비스 제공 등)ÕÝ 정Ý는 간þ·간병통þÝ비스는 제외þ니ö.

@간병인의 üÖÆ무 예ÞA
î대 높¾÷ ø정, Ö장ä 부Þ, 체위 변경, 휠체õ를 ÷용한 환× ÷
동, 기È귀 교환, 피위생관½, ßìüø, 휴ß 돕기, 변기ì용 üø 등   

  
제6ø(ü험®의 청í)
d ü험Úø×는 ö음의 Ý류를 제출Ýì ü험®을 청íÝíý þ니ö.

1. 청íÝ(Þì 양ß)
2. ìì증명Ý(진단Ý, 진료비계산Ý, É원Þ료×인Ý, 의ìÜ방전(Ü방ø

제비) 등의 ìì증명Ý는 의료½ 제3ø(의료기관)ÕÝ 규정한 î내의 
병원÷  ̧ 의원 또는 î외의 의료관련½ÕÝ 정한 의료기관ÕÝ À¯
한 것÷õý ý)

3. 신분증(ü민등ý증÷  ̧ 운전면허증 등 본인È을 ×인할 Ú 있는 ì진
÷ 붙은 정부기관ÕÝ ÀÞ한 신분증, 본인÷ Å닌 경우Õ는 본인의 
인¼증명Ý 또는 본인Ý명ìä×인Ý ÿý)

4. ý ¾Õ ü험Úø×¬ ü험®의 ÚÁÕ 필ÖÝí 제출Ý는 Ý류
e 제5ø(간병인의 정의)ÕÝ 정한 간병인을 ì용한 경우, ü험Úø×는 Å

래의 Ý류를 Ý¬ü 제출õý þ니ö.
   1. 간병인 ì용 기간 및 ®æ÷ 기재된 ÇÚ증(ìÆ×등ý된 Æ체¬ À

Þ한 ÇÚ증으ü, ìÆ×등ý번þ를 ÿýÝíý Ý며, 간÷ÇÚ증을 
제외한 카ü전표 또는 î세청Õ 통ü된 현®ÇÚ증÷õý þ니ö.). 
ö만, õ당 Ý류의 제출÷ 불¬·한 경우Õ는 간÷ÇÚ증ü 거래방½
을 Ý¬ü ×인할 Ú 있는 Ý류(계좌÷체내î 등) 및 피ü험×¬ ä
제ü ç상으ü 간병인을 ì용Ý음을 ×인할 Ú 있는 ìÆ×등ý된 Æ
체의 증빙Ý류 등으ü 갈음할 Ú 있÷니ö.

   2. 간병인 또는 ý ÍÎ Æ체의 ìÆ×등ý증 및 î세청 Æ종ßü를 ×
인할 Ú 있는 Ý류(ìÆ×의 Ê인 또는 Ý명÷ ö¬있õý þ니ö)

f Þì는 ä제 간병인 ì용í부 ×인÷ 필Ö한 경우 계þ×, 피ü험× 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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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ü험Úø×Õ게 간병인, 병원 종ì× 등의 ìä관계 ×인 또는 Ý¬
É인 증빙Ý류 제출을 Ö청할 Ú 있÷니ö.

제7ø(û별þ관의 Í멸)
d 피ü험×¬ ìý한 경우Õ는 ÷ û별þ관은 ý 때부ñ 효½÷ Ç으며, 

÷ 경우 Þì는<ü험료 및 õþ환¯® 산출방½Ý=ÕÝ 정Ý는 ¼Õ 
따ÿ Þì¬ É¾한 ìý당Þ ÷ û별þ관의 계þ×É¾æ 및 û경üü
험료를 É¯þ니ö.

e 제1항의 계þ×É¾æ É¯ìç¬ À생한 경우 계þ×는 ü통þ관 제7ø
(ü험®의 청í) 제1항의 Ý류 중 계þ×É¾æ É¯ü 관련된 Ý류를 
제출Ýì 계þ×É¾æ을 청íÝíý þ니ö. 계þ×É¾æ의 É¯절ì
는 ü통þ관 제8ø(ü험®의 É¯절ì)의 규정을 따르며, É¯기ÿ의 ö
음 날부ñ É¯ÿ까É의 기간Õ 대한 ÷×의 계산은 ü험계þ대출÷율을 
연단위 ý½ü 계산þ니ö.

제8ø(준용규정)
÷ û별þ관ÕÝ 정ÝÉ Ï은 ì항은 ü통þ관을 따¾니ö. 

1-17. 간병인사용 일반상해È원일당(1일÷상180일한÷)(요양병원)
(355간편¬È)ü장 특별약관

제1ø(ü험®의 É¯ìç)
d Þì는 피ü험×¬ ÷ û별þ관의 ü험기간 중Õ 상õ¬ À생Ýì ý 상

õ의 ÊÙ결üü써 생활기· 또는 Æ무·½Õ É장을 ¬져와 Ö양병원
Õ É원Ýí Þ료를 ¿으며 제5ø(간병인의 정의)ÕÝ 정한 간병인을 ì
용한 경우Õ는 ì용한 날Õ 대Ýí 1ÿ당 ÷ û별þ관의 ü험¬É®æ
을 간병인ì용 ÿ반상õÉ원ÿ당(1ÿ÷상180ÿ한÷)(Ö양병원)으ü ü험
Úø×Õ게 É¯þ니ö.

e 제1항의 간병인ì용 ÿ반상õÉ원ÿ당(1ÿ÷상180ÿ한÷)(Ö양병원)의 
É¯ÿÚ는 1Þ É원당 180ÿ을 한÷ü þ니ö.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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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ø(ü험® É¯Õ 관한 세부규정)
d 동ÿ한 상õ의 Þ료를 »É으ü 2Þ ÷상 É원한 경우 ÷를 1Þ É원으

ü üÅ 제1ø(ü험®의 É¯ìç)를 É용þ니ö. 
e 피ü험×¬ ü장¼Þÿ ÷후 É원Ýí Þ료를 ¿던 중 ü험기간÷ 끝¼

을 때Õ÷ 퇴원Ý기 전까É의 계Î 중인 É원Õ 대Ýí는 제1ø(ü험®
의 É¯ìç)Õ 따ÿ 계Î ü장þ니ö.

f 피ü험×¬ Ö양병원을 ÷전Ýí É원한 경우Õ÷ 동ÿ한 상õ의 Þ료를 
»É으ü 2Þ ÷상 É원한 경우Õ는 계ÎÝí É원한 것으ü üÅ 제1ø
(ü험®의 É¯ìç)를 É용þ니ö. 

g 피ü험×¬ 정당한 ÷ç Ç÷ É원기간 중 의ì의 ÉÞ를 따르É Ï은 
때Õ는 Þì는 간병인ì용 ÿ반상õÉ원ÿ당(1ÿ÷상180ÿ한÷)(Ö양병
원)의 전부 또는 ÿ부를 É¯ÝÉ Ï÷니ö.

h 제1ø(ü험®의 É¯ìç)ÕÝ É¯ÿÚ는 간병인을 ä제 ì용한 날Õ 
대Ýí ì용ÿ을 þ산Ýí É용Ý며, ì용ÝÉ Ï은 ÿÚÕ 대õÝ는 ü
험®을 É¯ÝÉ Ï÷니ö.

i ü험Úø×와 Þì¬ 제1ø(ü험®의 É¯ìç)의 ü험® É¯ìçÕ 대
õ þ의ÝÉ 못할 때는 ü험Úø×와 Þì¬ ý께 제3×를 정Ýì ý 제
3×의 의견Õ 따를 Ú 있÷니ö. 제3×는 의료½ 제3ø(의료기관)Õ 규
정한 종þ병원 ÍÎ 전문의 중Õ 정Ý며, ü험® É¯ìç 판정Õ ü는 
의료비용은 Þì¬ 전æ 부öþ니ö.

제3ø(ü험®을 É¯ÝÉ Ï는 ìç)
d Þì는 ü통þ관 제5ø(ü험®을 É¯ÝÉ Ï는 ìç)의 ìçÕ 의Ýí 

ü험® É¯ìç¬ À생한 때Õ는 ü험®을 É¯ÝÉ Ï÷니ö. 
e 의료½ 제4ø의2(간þ·간병통þÝ비스 제공 등)ÕÝ 정Ý는 간þ·간병통

þÝ비스를 제공¿는 경우Õ는 제1ø(ü험®의 É¯ìç)의 간병인ì용 
ÿ반상õÉ원ÿ당(Ö양병원)(1ÿ÷상180ÿ한÷)은 É¯ÝÉ Ï÷니ö.

제4ø(É원의 정의와 장Í)
÷ û별þ관ÕÝ<É원=÷ÿ ý은 병원 또는 의원 등의 의ì, Þü의ì 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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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한의ì의 면허를 ¬진 ×(÷Ý<의ì=ÿ þ니ö)Õ 의Ýí Þ료¬ 필Ö
Ýöì 인정된 경우üÝ, ×Ý 등ÕÝ의 Þ료¬ 곤란Ýí 의료½ 제3ø(의
료기관) 제2항Õ 정한 î내의 병원, 의원 또는 î외의 의료관련½ÕÝ 정한 
의료기관Õ ÉäÝí 의ì의 관½ÝÕ Þ료Õ 전념Ý는 것을 말þ니ö.

@의료½ 제3ø(의료기관)A
e 의료기관은 ö음  þ와 같÷ í분한ö.
   1. 의원  ̄의료기관 : 의원, Þü의원, 한의원
   2. ø산원
   3. 병원  ̄의료기관 : 병원, Þü병원, 한방병원, Ö양병원, 정신병원, 

종þ병원   

제5ø(간병인의 정의)
d ÷ û별þ관Õ 있õÝ<간병인=÷ÿ ý은<간병Ý비스=를 제공Ý는 활

동을 Ý는 ×üÝ 의료½ 제3ø(의료기관)Õ ÍÎ되õ ¯í를 ¿는 ×, 
ìÆ× 등ý된 Æ체Õ ÍÎ되õ ¯í를 ¿는 × 또는 ìÆ×를 등ý한 
×Õ 한þ니ö.

e 제1항의 ìÆ×는 간병 관련 Æ종Õ õ당되õý Ý며, î세청 Æ종ßü 
기준 <¼인간병 및 çì Ý비스Æ= 또는 <¼인간병인= 등으ü 등ý되õ 
있õý þ니ö.

f 제1항ÕÝ<간병Ý비스=ÿ ý은 간병인÷ 피ü험×¬ 병원 또는 의원Õ 
É원ÝÆ을 경우 피ü험×를 위Ýí 신체활동 É원, 정ÝÉ원, 환경관½, 
Í전관½, 활동관½ 등을 제공Ý는 것을 말Ý며, 의료½ 제4ø의2(간þ·
간병통þÝ비스 제공 등)ÕÝ 정Ý는 간þ·간병통þÝ비스는 제외þ니ö.

@간병인의 üÖÆ무 예ÞA
î대 높¾÷ ø정, Ö장ä 부Þ, 체위 변경, 휠체õ를 ÷용한 환× ÷
동, 기È귀 교환, 피위생관½, ßìüø, 휴ß 돕기, 변기ì용 üø 등   

  
제6ø(ü험®의 청í)
d ü험Úø×는 ö음의 Ý류를 제출Ýì ü험®을 청íÝíý þ니ö.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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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청íÝ(Þì 양ß)
2. ìì증명Ý(진단Ý, 진료비계산Ý, É원Þ료×인Ý, 의ìÜ방전(Ü방ø

제비) 등의 ìì증명Ý는 의료½ 제3ø(의료기관)ÕÝ 규정한 î내의 
병원÷  ̧ 의원 또는 î외의 의료관련½ÕÝ 정한 의료기관ÕÝ À¯
한 것÷õý ý)

3. 신분증(ü민등ý증÷  ̧ 운전면허증 등 본인È을 ×인할 Ú 있는 ì진
÷ 붙은 정부기관ÕÝ ÀÞ한 신분증, 본인÷ Å닌 경우Õ는 본인의 
인¼증명Ý 또는 본인Ý명ìä×인Ý ÿý)

4. ý ¾Õ ü험Úø×¬ ü험®의 ÚÁÕ 필ÖÝí 제출Ý는 Ý류
e 제5ø(간병인의 정의)ÕÝ 정한 간병인을 ì용한 경우, ü험Úø×는 Å

래의 Ý류를 Ý¬ü 제출õý þ니ö.
   1. 간병인 ì용 기간 및 ®æ÷ 기재된 ÇÚ증(ìÆ×등ý된 Æ체¬ À

Þ한 ÇÚ증으ü, ìÆ×등ý번þ를 ÿýÝíý Ý며, 간÷ÇÚ증을 
제외한 카ü전표 또는 î세청Õ 통ü된 현®ÇÚ증÷õý þ니ö.). 
ö만, õ당 Ý류의 제출÷ 불¬·한 경우Õ는 간÷ÇÚ증ü 거래방½
을 Ý¬ü ×인할 Ú 있는 Ý류(계좌÷체내î 등) 및 피ü험×¬ ä
제ü ç상으ü 간병인을 ì용Ý음을 ×인할 Ú 있는 ìÆ×등ý된 Æ
체의 증빙Ý류 등으ü 갈음할 Ú 있÷니ö.

   2. 간병인 또는 ý ÍÎ Æ체의 ìÆ×등ý증 및 î세청 Æ종ßü를 ×
인할 Ú 있는 Ý류(ìÆ×의 Ê인 또는 Ý명÷ ö¬있õý þ니ö)

f Þì는 ä제 간병인 ì용í부 ×인÷ 필Ö한 경우 계þ×, 피ü험× 또
는 ü험Úø×Õ게 간병인, 병원 종ì× 등의 ìä관계 ×인 또는 Ý¬
É인 증빙Ý류 제출을 Ö청할 Ú 있÷니ö.

제7ø(û별þ관의 Í멸)
d 피ü험×¬ ìý한 경우Õ는 ÷ û별þ관은 ý 때부ñ 효½÷ Ç으며, 

÷ 경우 Þì는<ü험료 및 õþ환¯® 산출방½Ý=ÕÝ 정Ý는 ¼Õ 
따ÿ Þì¬ É¾한 ìý당Þ ÷ û별þ관의 계þ×É¾æ 및 û경üü
험료를 É¯þ니ö.

e 제1항의 계þ×É¾æ É¯ìç¬ À생한 경우 계þ×는 ü통þ관 제7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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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ü험®의 청í) 제1항의 Ý류 중 계þ×É¾æ É¯ü 관련된 Ý류를 
제출Ýì 계þ×É¾æ을 청íÝíý þ니ö. 계þ×É¾æ의 É¯절ì
는 ü통þ관 제8ø(ü험®의 É¯절ì)의 규정을 따르며, É¯기ÿ의 ö
음 날부ñ É¯ÿ까É의 기간Õ 대한 ÷×의 계산은 ü험계þ대출÷율을 
연단위 ý½ü 계산þ니ö.

제8ø(준용규정)
÷ û별þ관ÕÝ 정ÝÉ Ï은 ì항은 ü통þ관을 따¾니ö. 

1-18. 간병인사용 일반상해È원일당(1일÷상30일한÷)(요양병원제외)
(355간편¬È)ü장 특별약관

제1ø(ü험®의 É¯ìç)
d Þì는 피ü험×¬ ÷ û별þ관의 ü험기간 중Õ 상õ¬ À생Ýì ý 상

õ의 ÊÙ결üü써 생활기· 또는 Æ무·½Õ É장을 ¬져와 Ö양병원을 
제외한 병원 또는 의원(한방병원 또는 한의원을 ÿýþ니ö)Õ É원Ýí 
Þ료를 ¿으며 제5ø(간병인의 정의)ÕÝ 정한 간병인을 ì용한 경우Õ
는 ì용한 날Õ 대Ýí 1ÿ당 Å래Õ 정한 ®æ을 간병인ì용 ÿ반상õ
É원ÿ당(1ÿ÷상30ÿ한÷)(Ö양병원제외)으ü ü험Úø×Õ게 É¯þ니ö.

í  분 지¯®æ

간병인 ì용®æ÷ 1ÿ당 7만원 
÷상인 경우

÷ û별þ관 ü험¬É®æ의 
100%

간병인 ì용®æ÷ 1ÿ당 7만원 
û만인 경우

÷ û별þ관 ü험¬É®æ의 
50%

e 제1항의 간병인ì용 ÿ반상õÉ원ÿ당(1ÿ÷상30ÿ한÷)(Ö양병원제외)의 
É¯ÿÚ는 1Þ É원당 30ÿ을 한÷ü þ니ö.

제2ø(ü험® É¯Õ 관한 세부규정)
d 제1ø(ü험®의 É¯ìç) 제1항의 É¯기준은 연ÎÉ인 간병인 ì용ÿ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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ùö 총 ì용®æ을 총 ì용ÿÚü ¸눈 ®æ으ü 판단þ니ö. 간병인 
ì용ÿ의 연Îí부 판단은 날짜를 기준으ü Ý며, 간병 ì용 ÞØÿ×와 
간병 ì용 종료ÿ× ì÷Õ 간병인을 ì용ÝÉ Ï은 날짜¬ Ç는 경우Õ 
간병인 ì용ÿ÷ 연Î된 것으ü 봅니ö. ÷때 간병인을 ì용한 Þ간÷ 
연ÎÉ÷É Ï더ÿ÷ 간병인을 ì용한 날짜¬ 연Î된 경우 간병인 ì용
은 연Î된 것으ü 봅니ö.

@É¯®æ 예ÞA
▪ ü험¬É®æ : 2만원
▪ É원기간 : 2024년 5월 1ÿ ~ 2024년 5월 30ÿ (30ÿ)
▪ 간병인 ì용ÿ 및 ì용®æ
  1. 2024년 5월 12ÿ ~ 5월 17ÿ : 총 ì용ÿÚ 6ÿ, 총 ì용®æ 

66만원, 1ÿ당 평균 7만원 ÷상Õ õ당
     ² 2만원 × 6ÿ = 12만원 É¯
  2. 2024년 5월 21ÿ ~ 5월 25ÿ æ전, 5월 25ÿ æ후, 5월 26ÿ 

æ후 ~ 5월 28ÿ : 총 ì용ÿÚ 8ÿ, 총 ì용®æ 48만원, 
1ÿ당 평균 7만원 û만Õ õ당

     ² 1만원 × 8ÿ = 8만원 É¯
▪ 간병인ì용 ÿ반상õÉ원ÿ당(1ÿ÷상30ÿ한÷)(Ö양병원제외) 

É¯®æ : 간병인 ì용ÿÚ 14ÿ, ü험® 12만원 + 8만원 = 
20만원 É¯

  

e 동ÿ한 상õ의 Þ료를 »É으ü 2Þ ÷상 É원한 경우 ÷를 1Þ É원으
ü üÅ 제1ø(ü험®의 É¯ìç)를 É용þ니ö. 

f 피ü험×¬ ü장¼Þÿ ÷후 É원Ýí Þ료를 ¿던 중 ü험기간÷ 끝¼
을 때Õ÷ 퇴원Ý기 전까É의 계Î 중인 É원Õ 대Ýí는 제1ø(ü험®
의 É¯ìç)Õ 따ÿ 계Î ü장þ니ö.

g 피ü험×¬ 병원(단, Ö양병원 제외) 또는 의원을 ÷전Ýí É원한 경우
Õ÷ 동ÿ한 상õ의 Þ료를 »É으ü 2Þ ÷상 É원한 경우Õ는 계ÎÝ
í É원한 것으ü üÅ 제1ø(ü험®의 É¯ìç)를 É용þ니ö. 

h 피ü험×¬ 정당한 ÷ç Ç÷ É원기간 중 의ì의 ÉÞ를 따르É Ï은 
때Õ는 Þì는 간병인ì용 ÿ반상õÉ원ÿ당(1ÿ÷상30ÿ한÷)(Ö양병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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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외)의 전부 또는 ÿ부를 É¯ÝÉ Ï÷니ö.
i 제1ø(ü험®의 É¯ìç)ÕÝ É¯ÿÚ는 간병인을 ä제 ì용한 날Õ 

대Ýí ì용ÿ을 þ산Ýí É용Ý며, ì용ÝÉ Ï은 ÿÚÕ 대õÝ는 ü
험®을 É¯ÝÉ Ï÷니ö.

j ü험Úø×와 Þì¬ 제1ø(ü험®의 É¯ìç)의 ü험® É¯ìçÕ 대
õ þ의ÝÉ 못할 때는 ü험Úø×와 Þì¬ ý께 제3×를 정Ýì ý 제
3×의 의견Õ 따를 Ú 있÷니ö. 제3×는 의료½ 제3ø(의료기관)Õ 규
정한 종þ병원 ÍÎ 전문의 중Õ 정Ý며, ü험® É¯ìç 판정Õ ü는 
의료비용은 Þì¬ 전æ 부öþ니ö.

제3ø(ü험®을 É¯ÝÉ Ï는 ìç)
d Þì는 ü통þ관 제5ø(ü험®을 É¯ÝÉ Ï는 ìç)의 ìçÕ 의Ýí 

ü험® É¯ìç¬ À생한 때Õ는 ü험®을 É¯ÝÉ Ï÷니ö. 
e 의료½ 제4ø의2(간þ·간병통þÝ비스 제공 등)ÕÝ 정Ý는 간þ·간병통

þÝ비스를 제공¿는 경우Õ는 제1ø(ü험®의 É¯ìç)의 간병인ì용 
ÿ반상õÉ원ÿ당(Ö양병원제외)(1ÿ÷상30ÿ한÷)은 É¯ÝÉ Ï÷니ö.

제4ø(É원의 정의와 장Í)
÷ û별þ관ÕÝ<É원=÷ÿ ý은 병원 또는 의원 등의 의ì, Þü의ì 또
는 한의ì의 면허를 ¬진 ×(÷Ý<의ì=ÿ þ니ö)Õ 의Ýí Þ료¬ 필Ö
Ýöì 인정된 경우üÝ, ×Ý 등ÕÝ의 Þ료¬ 곤란Ýí 의료½ 제3ø(의
료기관) 제2항Õ 정한 î내의 병원, 의원 또는 î외의 의료관련½ÕÝ 정한 
의료기관Õ ÉäÝí 의ì의 관½ÝÕ Þ료Õ 전념Ý는 것을 말þ니ö.

@의료½ 제3ø(의료기관)A
e 의료기관은 ö음  þ와 같÷ í분한ö.
  1. 의원  ̄의료기관 : 의원, Þü의원, 한의원
  2. ø산원
  3. 병원  ̄ 의료기관 : 병원, Þü병원, 한방병원, Ö양병원, 정신병원, 

종þ병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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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ø(간병인의 정의)
d ÷ û별þ관Õ 있õÝ<간병인=÷ÿ ý은<간병Ý비스=를 제공Ý는 활

동을 Ý는 ×üÝ 의료½ 제3ø(의료기관)Õ ÍÎ되õ ¯í를 ¿는 ×, 
ìÆ× 등ý된 Æ체Õ ÍÎ되õ ¯í를 ¿는 × 또는 ìÆ×를 등ý한 
×Õ 한þ니ö.

e 제1항의 ìÆ×는 간병 관련 Æ종Õ õ당되õý Ý며, î세청 Æ종ßü 
기준 <¼인간병 및 çì Ý비스Æ= 또는 <¼인간병인= 등으ü 등ý되õ 
있õý þ니ö.

f 제1항ÕÝ<간병Ý비스=ÿ ý은 간병인÷ 피ü험×¬ 병원 또는 의원Õ 
É원ÝÆ을 경우 피ü험×를 위Ýí 신체활동 É원, 정ÝÉ원, 환경관½, 
Í전관½, 활동관½ 등을 제공Ý는 것을 말Ý며, 의료½ 제4ø의2(간þ·
간병통þÝ비스 제공 등)ÕÝ 정Ý는 간þ·간병통þÝ비스는 제외þ니ö.

@간병인의 üÖÆ무 예ÞA
î대 높¾÷ ø정, Ö장ä 부Þ, 체위 변경, 휠체õ를 ÷용한 환× ÷
동, 기È귀 교환, 피위생관½, ßìüø, 휴ß 돕기, 변기ì용 üø 등   

  
제6ø(ü험®의 청í)
d ü험Úø×는 ö음의 Ý류를 제출Ýì ü험®을 청íÝíý þ니ö.

1. 청íÝ(Þì 양ß)
2. ìì증명Ý(진단Ý, 진료비계산Ý, É원Þ료×인Ý, 의ìÜ방전(Ü방ø

제비) 등의 ìì증명Ý는 의료½ 제3ø(의료기관)ÕÝ 규정한 î내의 
병원÷  ̧ 의원 또는 î외의 의료관련½ÕÝ 정한 의료기관ÕÝ À¯
한 것÷õý ý)

3. 신분증(ü민등ý증÷  ̧ 운전면허증 등 본인È을 ×인할 Ú 있는 ì진
÷ 붙은 정부기관ÕÝ ÀÞ한 신분증, 본인÷ Å닌 경우Õ는 본인의 
인¼증명Ý 또는 본인Ý명ìä×인Ý ÿý)

4. ý ¾Õ ü험Úø×¬ ü험®의 ÚÁÕ 필ÖÝí 제출Ý는 Ý류
e 제5ø(간병인의 정의)ÕÝ 정한 간병인을 ì용한 경우, ü험Úø×는 Å

래의 Ý류를 Ý¬ü 제출õý þ니ö.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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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간병인 ì용 기간 및 ®æ÷ 기재된 ÇÚ증(ìÆ×등ý된 Æ체¬ À
Þ한 ÇÚ증으ü, ìÆ×등ý번þ를 ÿýÝíý Ý며, 간÷ÇÚ증을 
제외한 카ü전표 또는 î세청Õ 통ü된 현®ÇÚ증÷õý þ니ö.). 
ö만, õ당 Ý류의 제출÷ 불¬·한 경우Õ는 간÷ÇÚ증ü 거래방½
을 Ý¬ü ×인할 Ú 있는 Ý류(계좌÷체내î 등) 및 피ü험×¬ ä
제ü ç상으ü 간병인을 ì용Ý음을 ×인할 Ú 있는 ìÆ×등ý된 Æ
체의 증빙Ý류 등으ü 갈음할 Ú 있÷니ö.

   2. 간병인 또는 ý ÍÎ Æ체의 ìÆ×등ý증 및 î세청 Æ종ßü를 ×
인할 Ú 있는 Ý류(ìÆ×의 Ê인 또는 Ý명÷ ö¬있õý þ니ö)

f Þì는 ä제 간병인 ì용í부 ×인÷ 필Ö한 경우 계þ×, 피ü험× 또
는 ü험Úø×Õ게 간병인, 병원 종ì× 등의 ìä관계 ×인 또는 Ý¬
É인 증빙Ý류 제출을 Ö청할 Ú 있÷니ö.

제7ø(û별þ관의 Í멸)
d 피ü험×¬ ìý한 경우Õ는 ÷ û별þ관은 ý 때부ñ 효½÷ Ç으며, 

÷ 경우 Þì는<ü험료 및 õþ환¯® 산출방½Ý=ÕÝ 정Ý는 ¼Õ 
따ÿ Þì¬ É¾한 ìý당Þ ÷ û별þ관의 계þ×É¾æ 및 û경üü
험료를 É¯þ니ö.

e 제1항의 계þ×É¾æ É¯ìç¬ À생한 경우 계þ×는 ü통þ관 제7ø
(ü험®의 청í) 제1항의 Ý류 중 계þ×É¾æ É¯ü 관련된 Ý류를 
제출Ýì 계þ×É¾æ을 청íÝíý þ니ö. 계þ×É¾æ의 É¯절ì
는 ü통þ관 제8ø(ü험®의 É¯절ì)의 규정을 따르며, É¯기ÿ의 ö
음 날부ñ É¯ÿ까É의 기간Õ 대한 ÷×의 계산은 ü험계þ대출÷율
을 연단위 ý½ü 계산þ니ö.

제8ø(준용규정)
÷ û별þ관ÕÝ 정ÝÉ Ï은 ì항은 ü통þ관을 따¾니ö.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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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9. 간병인사용 일반상해È원일당(1일÷상30일한÷)(요양병원)
(355간편¬È)ü장 특별약관

제1ø(ü험®의 É¯ìç)
d Þì는 피ü험×¬ ÷ û별þ관의 ü험기간 중Õ 상õ¬ À생Ýì ý 상

õ의 ÊÙ결üü써 생활기· 또는 Æ무·½Õ É장을 ¬져와 Ö양병원Õ 
É원Ýí Þ료를 ¿으며 제5ø(간병인의 정의)ÕÝ 정한 간병인을 ì용
한 경우Õ는 ì용한 날Õ 대Ýí 1ÿ당 ÷ û별þ관의 ü험¬É®æ을 
간병인ì용 ÿ반상õÉ원ÿ당(1ÿ÷상30ÿ한÷)(Ö양병원)으ü ü험Úø
×Õ게 É¯þ니ö.

e 제1항의 간병인ì용 ÿ반상õÉ원ÿ당(1ÿ÷상30ÿ한÷)(Ö양병원)의 É
¯ÿÚ는 1Þ É원당 30ÿ을 한÷ü þ니ö.

제2ø(ü험® É¯Õ 관한 세부규정)
d 동ÿ한 상õ의 Þ료를 »É으ü 2Þ ÷상 É원한 경우 ÷를 1Þ É원으

ü üÅ 제1ø(ü험®의 É¯ìç)를 É용þ니ö. 
e 피ü험×¬ ü장¼Þÿ ÷후 É원Ýí Þ료를 ¿던 중 ü험기간÷ 끝¼

을 때Õ÷ 퇴원Ý기 전까É의 계Î 중인 É원Õ 대Ýí는 제1ø(ü험®
의 É¯ìç)Õ 따ÿ 계Î ü장þ니ö.

f 피ü험×¬ Ö양병원을 ÷전Ýí É원한 경우Õ÷ 동ÿ한 상õ의 Þ료를 
»É으ü 2Þ ÷상 É원한 경우Õ는 계ÎÝí É원한 것으ü üÅ 제1ø
(ü험®의 É¯ìç)를 É용þ니ö. 

g 피ü험×¬ 정당한 ÷ç Ç÷ É원기간 중 의ì의 ÉÞ를 따르É Ï은 
때Õ는 Þì는 간병인ì용 ÿ반상õÉ원ÿ당(1ÿ÷상30ÿ한÷)(Ö양병원)
의 전부 또는 ÿ부를 É¯ÝÉ Ï÷니ö.

h 제1ø(ü험®의 É¯ìç)ÕÝ É¯ÿÚ는 간병인을 ä제 ì용한 날Õ 
대Ýí ì용ÿ을 þ산Ýí É용Ý며, ì용ÝÉ Ï은 ÿÚÕ 대õÝ는 ü
험®을 É¯ÝÉ Ï÷니ö.

i ü험Úø×와 Þì¬ 제1ø(ü험®의 É¯ìç)의 ü험® É¯ìçÕ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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õ þ의ÝÉ 못할 때는 ü험Úø×와 Þì¬ ý께 제3×를 정Ýì ý 제
3×의 의견Õ 따를 Ú 있÷니ö. 제3×는 의료½ 제3ø(의료기관)Õ 규
정한 종þ병원 ÍÎ 전문의 중Õ 정Ý며, ü험® É¯ìç 판정Õ ü는 
의료비용은 Þì¬ 전æ 부öþ니ö.

제3ø(ü험®을 É¯ÝÉ Ï는 ìç)
d Þì는 ü통þ관 제5ø(ü험®을 É¯ÝÉ Ï는 ìç)의 ìçÕ 의Ýí 

ü험® É¯ìç¬ À생한 때Õ는 ü험®을 É¯ÝÉ Ï÷니ö. 
e 의료½ 제4ø의2(간þ·간병통þÝ비스 제공 등)ÕÝ 정Ý는 간þ·간병통

þÝ비스를 제공¿는 경우Õ는 제1ø(ü험®의 É¯ìç)의 간병인ì용 
ÿ반상õÉ원ÿ당(Ö양병원)(1ÿ÷상30ÿ한÷)은 É¯ÝÉ Ï÷니ö.

제4ø(É원의 정의와 장Í)
÷ û별þ관ÕÝ<É원=÷ÿ ý은 병원 또는 의원 등의 의ì, Þü의ì 또
는 한의ì의 면허를 ¬진 ×(÷Ý<의ì=ÿ þ니ö)Õ 의Ýí Þ료¬ 필Ö
Ýöì 인정된 경우üÝ, ×Ý 등ÕÝ의 Þ료¬ 곤란Ýí 의료½ 제3ø(의
료기관) 제2항Õ 정한 î내의 병원, 의원 또는 î외의 의료관련½ÕÝ 정한 
의료기관Õ ÉäÝí 의ì의 관½ÝÕ Þ료Õ 전념Ý는 것을 말þ니ö.

@의료½ 제3ø(의료기관)A
e 의료기관은 ö음  þ와 같÷ í분한ö.
  1. 의원  ̄의료기관 : 의원, Þü의원, 한의원
  2. ø산원
  3. 병원  ̄ 의료기관 : 병원, Þü병원, 한방병원, Ö양병원, 정신병원, 

종þ병원   

   
제5ø(간병인의 정의)
d ÷ û별þ관Õ 있õÝ<간병인=÷ÿ ý은<간병Ý비스=를 제공Ý는 활

동을 Ý는 ×üÝ 의료½ 제3ø(의료기관)Õ ÍÎ되õ ¯í를 ¿는 ×, 
ìÆ× 등ý된 Æ체Õ ÍÎ되õ ¯í를 ¿는 × 또는 ìÆ×를 등ý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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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Õ 한þ니ö.
e 제1항의 ìÆ×는 간병 관련 Æ종Õ õ당되õý Ý며, î세청 Æ종ßü 

기준 <¼인간병 및 çì Ý비스Æ= 또는 <¼인간병인= 등으ü 등ý되õ 
있õý þ니ö.

f 제1항ÕÝ<간병Ý비스=ÿ ý은 간병인÷ 피ü험×¬ 병원 또는 의원Õ 
É원ÝÆ을 경우 피ü험×를 위Ýí 신체활동 É원, 정ÝÉ원, 환경관½, 
Í전관½, 활동관½ 등을 제공Ý는 것을 말Ý며, 의료½ 제4ø의2(간þ·
간병통þÝ비스 제공 등)ÕÝ 정Ý는 간þ·간병통þÝ비스는 제외þ니ö.

@간병인의 üÖÆ무 예ÞA
î대 높¾÷ ø정, Ö장ä 부Þ, 체위 변경, 휠체õ를 ÷용한 환× ÷
동, 기È귀 교환, 피위생관½, ßìüø, 휴ß 돕기, 변기ì용 üø 등   

  
제6ø(ü험®의 청í)
d ü험Úø×는 ö음의 Ý류를 제출Ýì ü험®을 청íÝíý þ니ö.

1. 청íÝ(Þì 양ß)
2. ìì증명Ý(진단Ý, 진료비계산Ý, É원Þ료×인Ý, 의ìÜ방전(Ü방ø

제비) 등의 ìì증명Ý는 의료½ 제3ø(의료기관)ÕÝ 규정한 î내의 
병원÷  ̧ 의원 또는 î외의 의료관련½ÕÝ 정한 의료기관ÕÝ À¯
한 것÷õý ý)

3. 신분증(ü민등ý증÷  ̧ 운전면허증 등 본인È을 ×인할 Ú 있는 ì진
÷ 붙은 정부기관ÕÝ ÀÞ한 신분증, 본인÷ Å닌 경우Õ는 본인의 
인¼증명Ý 또는 본인Ý명ìä×인Ý ÿý)

4. ý ¾Õ ü험Úø×¬ ü험®의 ÚÁÕ 필ÖÝí 제출Ý는 Ý류
e 제5ø(간병인의 정의)ÕÝ 정한 간병인을 ì용한 경우, ü험Úø×는 Å

래의 Ý류를 Ý¬ü 제출õý þ니ö.
   1. 간병인 ì용 기간 및 ®æ÷ 기재된 ÇÚ증(ìÆ×등ý된 Æ체¬ À

Þ한 ÇÚ증으ü, ìÆ×등ý번þ를 ÿýÝíý Ý며, 간÷ÇÚ증을 
제외한 카ü전표 또는 î세청Õ 통ü된 현®ÇÚ증÷õý þ니ö.). 
ö만, õ당 Ý류의 제출÷ 불¬·한 경우Õ는 간÷ÇÚ증ü 거래방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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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Ý¬ü ×인할 Ú 있는 Ý류(계좌÷체내î 등) 및 피ü험×¬ ä
제ü ç상으ü 간병인을 ì용Ý음을 ×인할 Ú 있는 ìÆ×등ý된 Æ
체의 증빙Ý류 등으ü 갈음할 Ú 있÷니ö.

   2. 간병인 또는 ý ÍÎ Æ체의 ìÆ×등ý증 및 î세청 Æ종ßü를 ×
인할 Ú 있는 Ý류(ìÆ×의 Ê인 또는 Ý명÷ ö¬있õý þ니ö)

f Þì는 ä제 간병인 ì용í부 ×인÷ 필Ö한 경우 계þ×, 피ü험× 또
는 ü험Úø×Õ게 간병인, 병원 종ì× 등의 ìä관계 ×인 또는 Ý¬
É인 증빙Ý류 제출을 Ö청할 Ú 있÷니ö.

제7ø(û별þ관의 Í멸)
d 피ü험×¬ ìý한 경우Õ는 ÷ û별þ관은 ý 때부ñ 효½÷ Ç으며, 

÷ 경우 Þì는<ü험료 및 õþ환¯® 산출방½Ý=ÕÝ 정Ý는 ¼Õ 
따ÿ Þì¬ É¾한 ìý당Þ ÷ û별þ관의 계þ×É¾æ 및 û경üü
험료를 É¯þ니ö.

e 제1항의 계þ×É¾æ É¯ìç¬ À생한 경우 계þ×는 ü통þ관 제7ø
(ü험®의 청í) 제1항의 Ý류 중 계þ×É¾æ É¯ü 관련된 Ý류를 
제출Ýì 계þ×É¾æ을 청íÝíý þ니ö. 계þ×É¾æ의 É¯절ì
는 ü통þ관 제8ø(ü험®의 É¯절ì)의 규정을 따르며, É¯기ÿ의 ö
음 날부ñ É¯ÿ까É의 기간Õ 대한 ÷×의 계산은 ü험계þ대출÷율을 
연단위 ý½ü 계산þ니ö.

제8ø(준용규정)
÷ û별þ관ÕÝ 정ÝÉ Ï은 ì항은 ü통þ관을 따¾니ö. 

1-20. 간호·간병통þÝ비스사용 일반상해È원일당(1일÷상180일한÷)
(요양병원제외)(355간편¬È)ü장 특별약관

제1ø(ü험®의 É¯ìç)
d Þì는 ü험증권Õ 기재된 피ü험×¬ ÷ û별þ관의 ü험기간 중Õ 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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õ의 ÊÙ결üü써 생활기· 또는 Æ무·½Õ É장을 ¬져와 Ö양병원을 
제외한 병원(한방병원을 ÿýþ니ö. ÷Ý 같÷니ö)Õ É원Ýí Þ료를 
¿으며 제4ø(간þ·간병통þÝ비스의 정의)ÕÝ 정한 간þ·간병통þÝ비
스를 ì용한 경우Õ는 ì용한 날Õ 대Ýí 1ÿ당 ÷ û별þ관의 ü험¬
É®æ을 간þ·간병통þÝ비스ì용 ÿ반상õÉ원ÿ당(1ÿ÷상180ÿ한
÷)(Ö양병원제외)ü ü험Úø×Õ게 É¯þ니ö.

e 제1항의 간þ·간병통þÝ비스ì용 ÿ반상õÉ원ÿ당(1ÿ÷상180ÿ한÷)
(Ö양병원제외)의 É¯ÿÚ는 1Þ É원당 180ÿ을 한÷ü þ니ö.

제2ø(ü험® É¯Õ 관한 세부규정)
d 동ÿ한 상õ의 Þ료를 »É으ü 2Þ ÷상 É원한 경우 ÷를 1Þ É원으

ü üÅ 제1ø(ü험®의 É¯ìç)를 É용þ니ö. 
e 피ü험×¬ ü장¼Þÿ ÷후 É원Ýí Þ료를 ¿던 중 ü험기간÷ 끝¼

을 때Õ÷ 퇴원Ý기 전까É의 계Î 중인 É원Õ 대Ýí는 제1ø(ü험®
의 É¯ìç)Õ 따ÿ 계Î ü장þ니ö.

f 피ü험×¬ 병원(단, Ö양병원 제외)을 ÷전Ýí É원한 경우Õ÷ 동ÿ한 
상õ의 Þ료를 »É으ü 2Þ÷상 É원한 경우Õ는 계ÎÝí É원한 것으
ü üÅ 제1ø(ü험®의 É¯ìç)를 É용þ니ö.

g 피ü험×¬ 정당한 ÷ç Ç÷ É원기간 중 의ì의 ÉÞ를 따르É Ï은 
때Õ는 Þì는 간þ·간병통þÝ비스ì용 ÿ반상õÉ원ÿ당(1ÿ÷상180ÿ
한÷)(Ö양병원제외)의 전부 또는 ÿ부를 É¯ÝÉ Ï÷니ö.

h 제1ø(ü험®의 É¯ìç)ÕÝ É¯ÿÚ는 간þ·간병통þÝ비스를 ä제 
ì용한 날Õ 대Ýí ì용ÿ을 þ산Ýí É용Ý며, ì용ÝÉ Ï은 ÿÚÕ 
대õÝ는 ü험®을 É¯ÝÉ Ï÷니ö.

i ü험Úø×와 Þì¬ 제1ø(ü험®의 É¯ìç)의 ü험® É¯ìçÕ 대
õ þ의ÝÉ 못할 때는 ü험Úø×와 Þì¬ ý께 제3×를 정Ýì ý 제
3×의 의견Õ 따를 Ú 있÷니ö. 제3×는 의료½ 제3ø(의료기관)Õ 규
정한 종þ병원 ÍÎ 전문의 중Õ 정Ý며, ü험® É¯ìç 판정Õ ü는 
의료비용은 Þì¬ 전æ 부öþ니ö.



무배당 NH헤아림355건강보험2404(5~6종) 특별약관  ◀◀◀

- 151 -

@의료½ 제4ø의2(간þ·간병통þÝ비스 제공 등)A
d 간þㆍ간병통þÝ비스란 ü건ýÉ부Á으ü 정Ý는 É원 환×를 대

상으ü üþ× 등÷ 상üÝÉ Å니Ýì 간þì, 제80øÕ 따른 간
þø무ì 및 ý ¾Õ 간병É원인½(÷Ý ÷ øÕÝ <간þㆍ간병통
þÝ비스 제공인½=÷ÿ 한ö)Õ 의Ýí ÿ괄É으ü 제공되는 É
원Ý비스를 말한ö.

e ü건ýÉ부Á으ü 정Ý는 병원  ̄ 의료기관은 간þㆍ간병통þÝ비
스를 제공할 Ú 있÷ý ù½Ýíý 한ö.

f 제2항Õ 따ÿ 간þㆍ간병통þÝ비스를 제공Ý는 병원  ̄ 의료기관
(÷Ý ÷ øÕÝ <간þㆍ간병통þÝ비스 제공기관=÷ÿ 한ö)은 ü건
ýÉ부Á으ü 정Ý는 인½, Þ설, 운Ç 등의 기준을 준ÚÝíý 한ö.

g<공공ü건의료Õ 관한 ½률=제2ø제3þÕ 따른 공공ü건의료기관 
중 ü건ýÉ부Á으ü 정Ý는 병원  ̄ 의료기관은 간þㆍ간병통þÝ

제3ø(É원의 정의와 장Í)
÷ û별þ관ÕÝ<É원=÷ÿ ý은 병원 또는 의원 등의 의ì, Þü의ì 또
는 한의ì의 면허를 ¬진 ×(÷Ý<의ì=ÿ þ니ö)Õ 의Ýí Þ료¬ 필Ö
Ýöì 인정된 경우üÝ, ×Ý 등ÕÝ의 Þ료¬ 곤란Ýí 의료½ 제3ø(의
료기관) 제2항Õ 정한 î내의 병원, 의원 또는 î외의 의료관련½ÕÝ 정한 
의료기관Õ ÉäÝí 의ì의 관½ÝÕ Þ료Õ 전념Ý는 것을 말þ니ö.

@의료½ 제3ø(의료기관)A
e 의료기관은 ö음  þ와 같÷ í분한ö.
  1. 의원  ̄의료기관 : 의원, Þü의원, 한의원
  2. ø산원
  3. 병원  ̄의료기관 : 병원, Þü병원, 한방병원, Ö양병원, 정신병원, 

종þ병원   

제4ø(간þ·간병통þÝ비스의 정의)
÷ û별þ관Õ 있õÝ<간þ·간병통þÝ비스=ÿ ý은 의료½ 제4ø의2(간
þ·간병통þÝ비스 제공 등)ÕÝ 정한 간þ·간병통þÝ비스를 말þ니ö.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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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스를 제공Ýíý 한ö. ÷ 경우 î¬ 및 É방×Þ단체는 필Ö한 
비용의 전부 또는 ÿ부를 É원할 Ú 있ö.

h 간þㆍ간병통þÝ비스 제공기관은 üþ× 등의 É원ä 내 상ü를 
제한Ýì 환× 병문ÍÕ 관한 기준을 ù련Ý는 등 Í전관½를 위
Ýí ù½Ýíý 한ö.

i 간þㆍ간병통þÝ비스 제공기관은 간þㆍ간병통þÝ비스 제공인½
의 근무환경 및 Ü우 ¼선을 위Ýí 필Ö한 É원을 Ýíý 한ö.

j î¬ 및 É방×Þ단체는 간þㆍ간병통þÝ비스의 제공ㆍ×대, 간þ
ㆍ간병통þÝ비스 제공인½의 원활한 Ú  ̄ 및 근무환경 ¼선을 위
Ýí 필Ö한 ÞÍ을 Ú¾Ýì ýÕ 따른 É원을 Ýíý 한ö.

※ 향후 관련 ½Á÷ ¼정된 경우 ¼정된 내용을 É용þ니ö.
  

@의료½ ÞÞ규ß 제1ø의4(간þ·간병통þÝ비스 제공 환× 및 제공 기관)A
d ½ 제4ø의2 제1항ÕÝ "ü건ýÉ부Á으ü 정Ý는 É원환×"란 ö

음  þ의 õ² Ý¸Õ õ당Ý는 É원 환×를 말한ö.
  1. 환×Õ 대한 진료 성÷  ̧ 질병 û성상 üþ× 등의 간병을 제

한할 필Ö¬ 있는 É원 환×
  2. 환×의 생활 í건÷  ̧ 경제 상황 등Õ 비Ýõ üþ× 등의 간병

÷ 현È히 곤란Ýöì 인정되는 É원환×
  3. ý ¾Õ 환×Õ 대한 의료관½상 의ìㆍÞü의ì 또는 한의ì¬ 

간þㆍ간병통þÝ비스¬ 필ÖÝöì 인정Ý는 É원 환×
e ½ 제4ø의2 제2항ÕÝ "ü건ýÉ부Á으ü 정Ý는 병원  ̄ 의료기

관"÷란 병원, Þü병원, 한방병원 및 종þ병원을 말한ö.
f ½ 제4ø의2 제3항ÕÝ "ü건ýÉ부Á으ü 정Ý는 인½, Þ설, 운

Ç 등의 기준"÷란 별표 1의2Õ 따른 기준을 말한ö.
g ½ 제4ø의2 제4항 전단ÕÝ "ü건ýÉ부Á으ü 정Ý는 병원  ̄ 의

료기관"÷란 병원, Þü병원, 한방병원 및 종þ병원을 말한ö. ö
만, ö음  þ의 õ² Ý¸Õ õ당Ý는 의료기관은 제외한ö.

  1.<군ü건의료Õ 관한 ½률=제2ø 제4þÕ 따른 군ü건의료기관
  2.<Þ료¼þ½=제16ø의2 제1항 제2þÕ 따ÿ ½무부장관÷ É정

Ý는 î¾정신의료기관
※ 향후 관련 ½Á÷ ¼정된 경우 ¼정된 내용을 É용þ니ö.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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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ø(ü험®의 청í)
ü험Úø×는 ö음의 Ý류를 제출Ýì ü험®을 청íÝíý þ니ö.

1. 청íÝ(Þì 양ß)
2. ìì증명Ý(진단Ý, 진료비계산Ý, É원Þ료×인Ý, 의ìÜ방전(Ü방ø

제비) 등의 ìì증명Ý는 의료½ 제3ø(의료기관)ÕÝ 규정한 î내의 
병원÷  ̧ 의원 또는 î외의 의료관련½ÕÝ 정한 의료기관ÕÝ À¯
한 것÷õý ý)

   단, 제4ø(간þ·간병통þÝ비스의 정의)ÕÝ 정한 간þ·간병통þÝ비스
를 ì용한 경우, 위의 ìì증명Ý는 Ý비스 ì용í부 및 ì용ÿ×를 
판단할 Ú 있는 Ý류÷õý þ니ö.

3. 신분증(ü민등ý증÷  ̧ 운전면허증 등 본인È을 ×인할 Ú 있는 ì진
÷ 붙은 정부기관ÕÝ ÀÞ한 신분증, 본인÷ Å닌 경우Õ는 본인의 
인¼증명Ý 또는 본인Ý명ìä×인Ý ÿý)

4. ý ¾Õ ü험Úø×¬ ü험®의 ÚÁÕ 필ÖÝí 제출Ý는 Ý류

제6ø(û별þ관의 Í멸)
d 피ü험×¬ ü험기간 중Õ ìý한 경우Õ는 ÷ û별þ관은 Í멸되며,

<ü험료 및 õþ환¯® 산출방½Ý=ÕÝ 정Ý는 ¼Õ 따ÿ Þì¬ É
¾한 ìý당Þ ÷ û별þ관의 계þ×É¾æ 및 û경üü험료를 É¯þ니ö.

e 제1항의 계þ×É¾æ É¯ìç¬ À생한 경우 계þ×는 무¼당 NH헤Å
½355건½ü험2404 ü통þ관(÷Ý<ü통þ관=÷ÿ þ니ö) 제7ø(ü험®
의 청í) 제1항의 Ý류 중 계þ×É¾æ É¯ü 관련된 Ý류를 제출Ýì 
계þ×É¾æ을 청íÝíý þ니ö. 계þ×É¾æ의 É¯절ì는 ü통þ
관 제8ø(ü험®의 É¯절ì)의 규정을 따르며, É¯기ÿ의 ö음 날부ñ 
É¯ÿ까É의 기간Õ 대한 ÷×의 계산은 ü험계þ대출÷율을 연단위 ý
½ü 계산þ니ö.

제7ø(준용규정)
÷ û별þ관ÕÝ 정ÝÉ Ï은 ì항은 ü통þ관을 따¾니ö.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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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1. 간호·간병통þÝ비스사용 일반상해È원일당(1일÷상180일한÷)
(종þ병원)(355간편¬È)ü장 특별약관

제1ø(ü험®의 É¯ìç)
d Þì는 ü험증권Õ 기재된 피ü험×¬ ÷ û별þ관의 ü험기간 중Õ 상

õ의 ÊÙ결üü써 생활기· 또는 Æ무·½Õ É장을 ¬져와 종þ병원Õ 
É원Ýí Þ료를 ¿으며 제5ø(간þ·간병통þÝ비스의 정의)ÕÝ 정한 
간þ·간병통þÝ비스를 ì용한 경우Õ는 ì용한 날Õ 대Ýí 1ÿ당 ÷ 
û별þ관의 ü험¬É®æ을 간þ·간병통þÝ비스ì용 ÿ반상õÉ원ÿ당
(1ÿ÷상180ÿ한÷)(종þ병원)으ü ü험Úø×Õ게 É¯þ니ö.

e 제1항의 간þ·간병통þÝ비스ì용 ÿ반상õÉ원ÿ당(1ÿ÷상180ÿ한÷)
(종þ병원)의 É¯ÿÚ는 1Þ É원당 180ÿ을 한÷ü þ니ö.

제2ø(ü험® É¯Õ 관한 세부규정)
d 동ÿ한 상õ의 Þ료를 »É으ü 2Þ ÷상 É원한 경우 ÷를 1Þ É원으

ü üÅ 제1ø(ü험®의 É¯ìç)를 É용þ니ö. 
e 피ü험×¬ ü장¼Þÿ ÷후 É원Ýí Þ료를 ¿던 중 ü험기간÷ 끝¼

을 때Õ÷ 퇴원Ý기 전까É의 계Î 중인 É원Õ 대Ýí는 제1ø(ü험®
의 É¯ìç)Õ 따ÿ 계Î ü장þ니ö.

f 피ü험×¬ 병원을 ÷전Ýí É원한 경우Õ÷ 동ÿ한 상õ의 Þ료를 »
É으ü 2Þ÷상 É원한 경우Õ는 계ÎÝí É원한 것으ü üÅ 제1ø(ü
험®의 É¯ìç)를 É용þ니ö.

g 피ü험×¬ 정당한 ÷ç Ç÷ É원기간 중 의ì의 ÉÞ를 따르É Ï은 
때Õ는 Þì는 간þ·간병통þÝ비스ì용 ÿ반상õÉ원ÿ당(1ÿ÷상180ÿ
한÷)(종þ병원)의 전부 또는 ÿ부를 É¯ÝÉ Ï÷니ö.

h 제1ø(ü험®의 É¯ìç)ÕÝ É¯ÿÚ는 간þ·간병통þÝ비스를 ä제 
ì용한 날Õ 대Ýí ì용ÿ을 þ산Ýí É용Ý며, ì용ÝÉ Ï은 ÿÚÕ 
대õÝ는 ü험®을 É¯ÝÉ Ï÷니ö.

i ü험Úø×와 Þì¬ 제1ø(ü험®의 É¯ìç)의 ü험® É¯ìçÕ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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õ þ의ÝÉ 못할 때는 ü험Úø×와 Þì¬ ý께 제3×를 정Ýì ý 제
3×의 의견Õ 따를 Ú 있÷니ö. 제3×는 의료½ 제3ø(의료기관)Õ 규
정한 종þ병원 ÍÎ 전문의 중Õ 정Ý며, ü험® É¯ìç 판정Õ ü는 
의료비용은 Þì¬ 전æ 부öþ니ö.

제3ø(종þ병원의 정의)
÷ û별þ관ÕÝ<종þ병원=÷ÿ ý은 의료½ 제3ø의3(종þ병원)ÕÝ 정
한 종þ병원을 말Ý며, 의료½ 제3ø의4(상¯종þ병원 É정)ÕÝ 정한 상¯
종þ병원을 ÿýþ니ö.

@ 의료½ 제3ø의3(종þ병원) A
d 종þ병원은 ö음  þ의 Ö건을 ¾Ýõý 한ö.
  1. 100¼ ÷상의 병상을 ¾출 것
  2. 100병상 ÷상 300병상 ÷Ý인 경우Õ는 내üㆍ외üㆍÍÅ청Í년

üㆍ산부인ü 중 3¼ 진료ü», Ç상의Þü, ù취통증의Þü와 
진단검ì의Þü 또는 병½ü를 ÿý한 7¼ ÷상의 진료ü»을 
¾Ýì  진료ü»ùö 전ÎÝ는 전문의를 둘 것

  3. 300병상을 ÍüÝ는 경우Õ는 내ü, 외ü, ÍÅ청Í년ü, 산부인
ü, Ç상의Þü, ù취통증의Þü, 진단검ì의Þü 또는 병½ü, 
정신건½의Þü 및 Þü를 ÿý한 9¼ ÷상의 진료ü»을 ¾Ý
ì  진료ü»ùö 전ÎÝ는 전문의를 둘 것

e 종þ병원은 제1항 제2þ 또는 제3þÕ 따른 진료ü»(÷Ý ÷ 항
ÕÝ <필Ú진료ü»=÷ÿ 한ö) 외Õ 필ÖÝ면 Ý¬ü 진료ü»을 
설Þㆍ운Ç할 Ú 있ö. ÷ 경우 필Ú진료ü» 외의 진료ü»Õ 대
Ýí는 õ당 의료기관Õ 전ÎÝÉ Å니한 전문의를 둘 Ú 있ö.

  

제4ø(É원의 정의와 장Í)
÷ û별þ관ÕÝ<É원=÷ÿ ý은 병원 또는 의원 등의 의ì, Þü의ì 또
는 한의ì의 면허를 ¬진 ×(÷Ý<의ì=ÿ þ니ö)Õ 의Ýí Þ료¬ 필Ö
Ýöì 인정된 경우üÝ, ×Ý 등ÕÝ의 Þ료¬ 곤란Ýí 의료½ 제3ø(의
료기관) 제2항Õ 정한 î내의 병원, 의원 또는 î외의 의료관련½ÕÝ 정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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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½ 제4ø의2(간þ·간병통þÝ비스 제공 등)A
d 간þㆍ간병통þÝ비스란 ü건ýÉ부Á으ü 정Ý는 É원 환×를 대

상으ü üþ× 등÷ 상üÝÉ Å니Ýì 간þì, 제80øÕ 따른 간
þø무ì 및 ý ¾Õ 간병É원인½(÷Ý ÷ øÕÝ <간þㆍ간병통
þÝ비스 제공인½=÷ÿ 한ö)Õ 의Ýí ÿ괄É으ü 제공되는 É
원Ý비스를 말한ö.

e ü건ýÉ부Á으ü 정Ý는 병원  ̄ 의료기관은 간þㆍ간병통þÝ비
스를 제공할 Ú 있÷ý ù½Ýíý 한ö.

f 제2항Õ 따ÿ 간þㆍ간병통þÝ비스를 제공Ý는 병원  ̄ 의료기관
(÷Ý ÷ øÕÝ <간þㆍ간병통þÝ비스 제공기관=÷ÿ 한ö)은 ü
건ýÉ부Á으ü 정Ý는 인½, Þ설, 운Ç 등의 기준을 준ÚÝíý 
한ö.

g<공공ü건의료Õ 관한 ½률=제2ø제3þÕ 따른 공공ü건의료기관 
중 ü건ýÉ부Á으ü 정Ý는 병원  ̄ 의료기관은 간þㆍ간병통þÝ
비스를 제공Ýíý 한ö. ÷ 경우 î¬ 및 É방×Þ단체는 필Ö한 
비용의 전부 또는 ÿ부를 É원할 Ú 있ö.

h 간þㆍ간병통þÝ비스 제공기관은 üþ× 등의 É원ä 내 상ü를 
제한Ýì 환× 병문ÍÕ 관한 기준을 ù련Ý는 등 Í전관½를 위

의료기관Õ ÉäÝí 의ì의 관½ÝÕ Þ료Õ 전념Ý는 것을 말þ니ö.

@의료½ 제3ø(의료기관)A
e 의료기관은 ö음  þ와 같÷ í분한ö.
  1. 의원  ̄의료기관 : 의원, Þü의원, 한의원
  2. ø산원
  3. 병원  ̄의료기관 : 병원, Þü병원, 한방병원, Ö양병원, 정신병원, 

종þ병원   

제5ø(간þ·간병통þÝ비스의 정의)
÷ û별þ관Õ 있õÝ<간þ·간병통þÝ비스=ÿ ý은 의료½ 제4ø의2(간
þ·간병통þÝ비스 제공 등)ÕÝ 정한 간þ·간병통þÝ비스를 말þ니ö.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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Ýí ù½Ýíý 한ö.
i 간þㆍ간병통þÝ비스 제공기관은 간þㆍ간병통þÝ비스 제공인½

의 근무환경 및 Ü우 ¼선을 위Ýí 필Ö한 É원을 Ýíý 한ö.
j î¬ 및 É방×Þ단체는 간þㆍ간병통þÝ비스의 제공ㆍ×대, 간þ

ㆍ간병통þÝ비스 제공인½의 원활한 Ú  ̄ 및 근무환경 ¼선을 위
Ýí 필Ö한 ÞÍ을 Ú¾Ýì ýÕ 따른 É원을 Ýíý 한ö.

※ 향후 관련 ½Á÷ ¼정된 경우 ¼정된 내용을 É용þ니ö.
  

@의료½ ÞÞ규ß 제1ø의4(간þ·간병통þÝ비스 제공 환× 및 제공 기관)A
d ½ 제4ø의2 제1항ÕÝ "ü건ýÉ부Á으ü 정Ý는 É원환×"란 ö

음  þ의 õ² Ý¸Õ õ당Ý는 É원 환×를 말한ö.
   1. 환×Õ 대한 진료 성÷  ̧질병 û성상 üþ× 등의 간병을 제

한할 필Ö¬ 있는 É원 환×
   2. 환×의 생활 í건÷  ̧경제 상황 등Õ 비Ýõ üþ× 등의 간병

÷ 현È히 곤란Ýöì 인정되는 É원환×
   3. ý ¾Õ 환×Õ 대한 의료관½상 의ìㆍÞü의ì 또는 한의ì¬ 

간þㆍ간병통þÝ비스¬ 필ÖÝöì 인정Ý는 É원 환×
e ½ 제4ø의2 제2항ÕÝ "ü건ýÉ부Á으ü 정Ý는 병원  ̄ 의료기

관"÷란 병원, Þü병원, 한방병원 및 종þ병원을 말한ö.
f ½ 제4ø의2 제3항ÕÝ "ü건ýÉ부Á으ü 정Ý는 인½, Þ설, 운

Ç 등의 기준"÷란 별표 1의2Õ 따른 기준을 말한ö.
g ½ 제4ø의2 제4항 전단ÕÝ "ü건ýÉ부Á으ü 정Ý는 병원  ̄ 의

료기관"÷란 병원, Þü병원, 한방병원 및 종þ병원을 말한ö. ö
만, ö음  þ의 õ² Ý¸Õ õ당Ý는 의료기관은 제외한ö.

   1.<군ü건의료Õ 관한 ½률=제2ø 제4þÕ 따른 군ü건의료기관
   2.<Þ료¼þ½=제16ø의2 제1항 제2þÕ 따ÿ ½무부장관÷ É

정Ý는 î¾정신의료기관
※ 향후 관련 ½Á÷ ¼정된 경우 ¼정된 내용을 É용þ니ö.

  

   
제6ø(ü험®의 청í)
ü험Úø×는 ö음의 Ý류를 제출Ýì ü험®을 청íÝíý þ니ö.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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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청íÝ(Þì 양ß)
2. ìì증명Ý(진단Ý, 진료비계산Ý, É원Þ료×인Ý, 의ìÜ방전(Ü방ø

제비) 등의 ìì증명Ý는 의료½ 제3ø(의료기관)ÕÝ 규정한 î내의 
병원÷  ̧ 의원 또는 î외의 의료관련½ÕÝ 정한 의료기관ÕÝ À¯
한 것÷õý ý)

   단, 제5ø(간þ·간병통þÝ비스의 정의)ÕÝ 정한 간þ·간병통þÝ비스
를 ì용한 경우, 위의 ìì증명Ý는 Ý비스 ì용í부 및 ì용ÿ×를 
판단할 Ú 있는 Ý류÷õý þ니ö.

3. 신분증(ü민등ý증÷  ̧ 운전면허증 등 본인È을 ×인할 Ú 있는 ì진
÷ 붙은 정부기관ÕÝ ÀÞ한 신분증, 본인÷ Å닌 경우Õ는 본인의 
인¼증명Ý 또는 본인Ý명ìä×인Ý ÿý)

4. ý ¾Õ ü험Úø×¬ ü험®의 ÚÁÕ 필ÖÝí 제출Ý는 Ý류

제7ø(û별þ관의 Í멸)
d 피ü험×¬ ü험기간 중Õ ìý한 경우Õ는 ÷ û별þ관은 Í멸되며,

<ü험료 및 õþ환¯® 산출방½Ý=ÕÝ 정Ý는 ¼Õ 따ÿ Þì¬ É
¾한 ìý당Þ ÷ û별þ관의 계þ×É¾æ 및 û경üü험료를 É¯þ니ö.

e 제1항의 계þ×É¾æ É¯ìç¬ À생한 경우 계þ×는 무¼당 NH헤Å
½355건½ü험2404 ü통þ관(÷Ý<ü통þ관=÷ÿ þ니ö) 제7ø(ü험®
의 청í) 제1항의 Ý류 중 계þ×É¾æ É¯ü 관련된 Ý류를 제출Ýì 
계þ×É¾æ을 청íÝíý þ니ö. 계þ×É¾æ의 É¯절ì는 ü통þ
관 제8ø(ü험®의 É¯절ì)의 규정을 따르며, É¯기ÿ의 ö음 날부ñ 
É¯ÿ까É의 기간Õ 대한 ÷×의 계산은 ü험계þ대출÷율을 연단위 ý
½ü 계산þ니ö.

제8ø(준용규정)
÷ û별þ관ÕÝ 정ÝÉ Ï은 ì항은 ü통þ관을 따¾니ö.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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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2. 간호·간병통þÝ비스사용 일반상해È원일당(1일÷상180일한÷)
(상¯종þ병원)(355간편¬È) ü장 특별약관

제1ø(ü험®의 É¯ìç)
d Þì는 ü험증권Õ 기재된 피ü험×¬ ÷ û별þ관의 ü험기간 중Õ 상

õ의 ÊÙ결üü써 생활기· 또는 Æ무·½Õ É장을 ¬져와 상¯종þ병
원Õ É원Ýí Þ료를 ¿으며 제5ø(간þ·간병통þÝ비스의 정의)ÕÝ 
정한 간þ·간병통þÝ비스를 ì용한 경우Õ는 ì용한 날Õ 대Ýí 1ÿ당 
÷ û별þ관의 ü험¬É®æ을 간þ·간병통þÝ비스ì용 ÿ반상õÉ원ÿ
당(1ÿ÷상180ÿ한÷)(상¯종þ병원)으ü ü험Úø×Õ게 É¯þ니ö.

e 제1항의 간þ·간병통þÝ비스ì용 ÿ반상õÉ원ÿ당(1ÿ÷상180ÿ한÷)
(상¯종þ병원)의 É¯ÿÚ는 1Þ É원당 180ÿ을 한÷ü þ니ö.

제2ø(ü험® É¯Õ 관한 세부규정)
d 동ÿ한 상õ의 Þ료를 »É으ü 2Þ ÷상 É원한 경우 ÷를 1Þ É원으

ü üÅ 제1ø(ü험®의 É¯ìç)를 É용þ니ö. 
e 피ü험×¬ ü장¼Þÿ ÷후 É원Ýí Þ료를 ¿던 중 ü험기간÷ 끝¼

을 때Õ÷ 퇴원Ý기 전까É의 계Î 중인 É원Õ 대Ýí는 제1ø(ü험®
의 É¯ìç)Õ 따ÿ 계Î ü장þ니ö.

f 피ü험×¬ 병원을 ÷전Ýí É원한 경우Õ÷ 동ÿ한 상õ의 Þ료를 »
É으ü 2Þ÷상 É원한 경우Õ는 계ÎÝí É원한 것으ü üÅ 제1ø(ü
험®의 É¯ìç)를 É용þ니ö.

g 피ü험×¬ 정당한 ÷ç Ç÷ É원기간 중 의ì의 ÉÞ를 따르É Ï은 
때Õ는 Þì는 간þ·간병통þÝ비스ì용 ÿ반상õÉ원ÿ당(1ÿ÷상180ÿ
한÷)(상¯종þ병원)의 전부 또는 ÿ부를 É¯ÝÉ Ï÷니ö.

h 제1ø(ü험®의 É¯ìç)ÕÝ É¯ÿÚ는 간þ·간병통þÝ비스를 ä제 
ì용한 날Õ 대Ýí ì용ÿ을 þ산Ýí É용Ý며, ì용ÝÉ Ï은 ÿÚÕ 
대õÝ는 ü험®을 É¯ÝÉ Ï÷니ö.

i ü험Úø×와 Þì¬ 제1ø(ü험®의 É¯ìç)의 ü험® É¯ìçÕ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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õ þ의ÝÉ 못할 때는 ü험Úø×와 Þì¬ ý께 제3×를 정Ýì ý 제
3×의 의견Õ 따를 Ú 있÷니ö. 제3×는 의료½ 제3ø(의료기관)Õ 규
정한 종þ병원 ÍÎ 전문의 중Õ 정Ý며, ü험® É¯ìç 판정Õ ü는 
의료비용은 Þì¬ 전æ 부öþ니ö.

제3ø(상¯종þ병원의 정의)
÷ û별þ관ÕÝ<상¯종þ병원=÷ÿ ý은 의료½ 제3ø의4(상¯종þ병원 
É정)ÕÝ 정한 상¯종þ병원을 말Ý며, 의료½ 및 관련 ½률÷ 변경되는 
경우Õ는 변경된 기준을 É용þ니ö.

@ 의료½ 제3ø의4(상¯종þ병원 É정) A
d ü건ýÉ부장관은 ö음  þ의 Ö건을 ¾춘 종þ병원 중ÕÝ 중

증질환Õ 대Ýí 난÷÷¬ 높은 의료Þ위를 전문É으ü Ý는 종þ
병원을 상¯종þ병원으ü É정할 Ú 있ö.

  1. ü건ýÉ부Á으ü 정Ý는 20¼ ÷상의 진료ü»을 ¾Ýì  진
료ü»ùö 전ÎÝ는 전문의를 둘 것  

  2. 제77ø제1항Õ 따ÿ 전문의¬ 되¼는 ×를 Ú련Þô는 기관ÿ 것
  3. ü건ýÉ부Á으ü 정Ý는 인½·Þ설·장비 등을 ¾출 것
  4. 질병군별(疾病群別) 환×í성 비율÷ ü건ýÉ부Á으ü 정Ý는 

기준Õ õ당할 것
e ü건ýÉ부장관은 제1항Õ 따른 É정을 Ý는 경우 제1항  þ의 

ì항 및 전문성 등Õ 대Ýí 평¬를 äÞÝíý 한ö.
f ü건ýÉ부장관은 제1항Õ 따ÿ 상¯종þ병원으ü É정¿은 종þ

병원Õ 대Ýí 3년ùö 제2항Õ 따른 평¬를 äÞÝí 재É정Ý거
 ̧É정을 취Í할 Ú 있ö.

g ü건ýÉ부장관은 제2항 및 제3항Õ 따른 평¬Æ무를 관계 전문기
관 또는 단체Õ 위Ñ할 Ú 있ö.

h 상¯종þ병원 É정·재É정의 기준·절ì 및 평¬Æ무의 위Ñ 절ì 
등Õ 관Ýí 필Ö한 ì항은 ü건ýÉ부Á으ü 정한ö.

  

제4ø(É원의 정의와 장Í)
÷ û별þ관ÕÝ<É원=÷ÿ ý은 병원 또는 의원 등의 의ì, Þü의ì 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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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½ 제4ø의2(간þ·간병통þÝ비스 제공 등)A
d 간þㆍ간병통þÝ비스란 ü건ýÉ부Á으ü 정Ý는 É원 환×를 대

상으ü üþ× 등÷ 상üÝÉ Å니Ýì 간þì, 제80øÕ 따른 간
þø무ì 및 ý ¾Õ 간병É원인½(÷Ý ÷ øÕÝ <간þㆍ간병통
þÝ비스 제공인½=÷ÿ 한ö)Õ 의Ýí ÿ괄É으ü 제공되는 É
원Ý비스를 말한ö.

e ü건ýÉ부Á으ü 정Ý는 병원  ̄ 의료기관은 간þㆍ간병통þÝ비
스를 제공할 Ú 있÷ý ù½Ýíý 한ö.

f 제2항Õ 따ÿ 간þㆍ간병통þÝ비스를 제공Ý는 병원  ̄ 의료기관
(÷Ý ÷ øÕÝ <간þㆍ간병통þÝ비스 제공기관=÷ÿ 한ö)은 ü
건ýÉ부Á으ü 정Ý는 인½, Þ설, 운Ç 등의 기준을 준ÚÝíý 
한ö.

g<공공ü건의료Õ 관한 ½률=제2ø제3þÕ 따른 공공ü건의료기관 
중 ü건ýÉ부Á으ü 정Ý는 병원  ̄ 의료기관은 간þㆍ간병통þÝ
비스를 제공Ýíý 한ö. ÷ 경우 î¬ 및 É방×Þ단체는 필Ö한 

는 한의ì의 면허를 ¬진 ×(÷Ý<의ì=ÿ þ니ö)Õ 의Ýí Þ료¬ 필Ö
Ýöì 인정된 경우üÝ, ×Ý 등ÕÝ의 Þ료¬ 곤란Ýí 의료½ 제3ø(의
료기관) 제2항Õ 정한 î내의 병원, 의원 또는 î외의 의료관련½ÕÝ 정한 
의료기관Õ ÉäÝí 의ì의 관½ÝÕ Þ료Õ 전념Ý는 것을 말þ니ö.

@의료½ 제3ø(의료기관)A
e 의료기관은 ö음  þ와 같÷ í분한ö.
  1. 의원  ̄의료기관 : 의원, Þü의원, 한의원
  2. ø산원
  3. 병원  ̄의료기관 : 병원, Þü병원, 한방병원, Ö양병원, 정신병원, 

종þ병원   

제5ø(간þ·간병통þÝ비스의 정의)
÷ û별þ관Õ 있õÝ<간þ·간병통þÝ비스=ÿ ý은 의료½ 제4ø의2(간
þ·간병통þÝ비스 제공 등)ÕÝ 정한 간þ·간병통þÝ비스를 말þ니ö.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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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용의 전부 또는 ÿ부를 É원할 Ú 있ö.
h 간þㆍ간병통þÝ비스 제공기관은 üþ× 등의 É원ä 내 상ü를 

제한Ýì 환× 병문ÍÕ 관한 기준을 ù련Ý는 등 Í전관½를 위
Ýí ù½Ýíý 한ö.

i 간þㆍ간병통þÝ비스 제공기관은 간þㆍ간병통þÝ비스 제공인½
의 근무환경 및 Ü우 ¼선을 위Ýí 필Ö한 É원을 Ýíý 한ö.

j î¬ 및 É방×Þ단체는 간þㆍ간병통þÝ비스의 제공ㆍ×대, 간þ
ㆍ간병통þÝ비스 제공인½의 원활한 Ú  ̄ 및 근무환경 ¼선을 위
Ýí 필Ö한 ÞÍ을 Ú¾Ýì ýÕ 따른 É원을 Ýíý 한ö.

※ 향후 관련 ½Á÷ ¼정된 경우 ¼정된 내용을 É용þ니ö.
  

@의료½ ÞÞ규ß 제1ø의4(간þ·간병통þÝ비스 제공 환× 및 제공 기관)A
d ½ 제4ø의2 제1항ÕÝ "ü건ýÉ부Á으ü 정Ý는 É원환×"란 ö

음  þ의 õ² Ý¸Õ õ당Ý는 É원 환×를 말한ö.
  1. 환×Õ 대한 진료 성÷  ̧ 질병 û성상 üþ× 등의 간병을 제

한할 필Ö¬ 있는 É원 환×
  2. 환×의 생활 í건÷  ̧ 경제 상황 등Õ 비Ýõ üþ× 등의 간병

÷ 현È히 곤란Ýöì 인정되는 É원환×
  3. ý ¾Õ 환×Õ 대한 의료관½상 의ìㆍÞü의ì 또는 한의ì¬ 

간þㆍ간병통þÝ비스¬ 필ÖÝöì 인정Ý는 É원 환×
e ½ 제4ø의2 제2항ÕÝ "ü건ýÉ부Á으ü 정Ý는 병원  ̄ 의료기

관"÷란 병원, Þü병원, 한방병원 및 종þ병원을 말한ö.
f ½ 제4ø의2 제3항ÕÝ "ü건ýÉ부Á으ü 정Ý는 인½, Þ설, 운

Ç 등의 기준"÷란 별표 1의2Õ 따른 기준을 말한ö.
g ½ 제4ø의2 제4항 전단ÕÝ "ü건ýÉ부Á으ü 정Ý는 병원  ̄ 의

료기관"÷란 병원, Þü병원, 한방병원 및 종þ병원을 말한ö. ö
만, ö음  þ의 õ² Ý¸Õ õ당Ý는 의료기관은 제외한ö.

  1.<군ü건의료Õ 관한 ½률=제2ø 제4þÕ 따른 군ü건의료기관
  2.<Þ료¼þ½=제16ø의2 제1항 제2þÕ 따ÿ ½무부장관÷ É정

Ý는 î¾정신의료기관
※ 향후 관련 ½Á÷ ¼정된 경우 ¼정된 내용을 É용þ니ö.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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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ø(ü험®의 청í)
ü험Úø×는 ö음의 Ý류를 제출Ýì ü험®을 청íÝíý þ니ö.

1. 청íÝ(Þì 양ß)
2. ìì증명Ý(진단Ý, 진료비계산Ý, É원Þ료×인Ý, 의ìÜ방전(Ü방ø

제비) 등의 ìì증명Ý는 의료½ 제3ø(의료기관)ÕÝ 규정한 î내의 
병원÷  ̧ 의원 또는 î외의 의료관련½ÕÝ 정한 의료기관ÕÝ À¯
한 것÷õý ý)

   단, 제5ø(간þ·간병통þÝ비스의 정의)ÕÝ 정한 간þ·간병통þÝ비스
를 ì용한 경우, 위의 ìì증명Ý는 Ý비스 ì용í부 및 ì용ÿ×를 
판단할 Ú 있는 Ý류÷õý þ니ö.

3. 신분증(ü민등ý증÷  ̧ 운전면허증 등 본인È을 ×인할 Ú 있는 ì진
÷ 붙은 정부기관ÕÝ ÀÞ한 신분증, 본인÷ Å닌 경우Õ는 본인의 
인¼증명Ý 또는 본인Ý명ìä×인Ý ÿý)

4. ý ¾Õ ü험Úø×¬ ü험®의 ÚÁÕ 필ÖÝí 제출Ý는 Ý류

제7ø(û별þ관의 Í멸)
d 피ü험×¬ ü험기간 중Õ ìý한 경우Õ는 ÷ û별þ관은 Í멸되며,

<ü험료 및 õþ환¯® 산출방½Ý=ÕÝ 정Ý는 ¼Õ 따ÿ Þì¬ É
¾한 ìý당Þ ÷ û별þ관의 계þ×É¾æ 및 û경üü험료를 É¯þ니ö.

e 제1항의 계þ×É¾æ É¯ìç¬ À생한 경우 계þ×는 무¼당 NH헤Å
½355건½ü험2404 ü통þ관(÷Ý<ü통þ관=÷ÿ þ니ö) 제7ø(ü험®
의 청í) 제1항의 Ý류 중 계þ×É¾æ É¯ü 관련된 Ý류를 제출Ýì 
계þ×É¾æ을 청íÝíý þ니ö. 계þ×É¾æ의 É¯절ì는 ü통þ
관 제8ø(ü험®의 É¯절ì)의 규정을 따르며, É¯기ÿ의 ö음 날부ñ 
É¯ÿ까É의 기간Õ 대한 ÷×의 계산은 ü험계þ대출÷율을 연단위 ý
½ü 계산þ니ö.

제8ø(준용규정)
÷ û별þ관ÕÝ 정ÝÉ Ï은 ì항은 ü통þ관을 따¾니ö.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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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3. 간호·간병통þÝ비스사용 일반상해È원일당(1일÷상30일한÷)
(요양병원제외)(355간편¬È)ü장 특별약관

제1ø(ü험®의 É¯ìç)
d Þì는 ü험증권Õ 기재된 피ü험×¬ ÷ û별þ관의 ü험기간 중Õ 상

õ의 ÊÙ결üü써 생활기· 또는 Æ무·½Õ É장을 ¬져와 Ö양병원을 
제외한 병원(한방병원을 ÿýþ니ö. ÷Ý 같÷니ö)Õ É원Ýí Þ료를 
¿으며 제4ø(간þ·간병통þÝ비스의 정의)ÕÝ 정한 간þ·간병통þÝ비
스를 ì용한 경우Õ는 ì용한 날Õ 대Ýí 1ÿ당 ÷ û별þ관의 ü험¬
É®æ을 간þ·간병통þÝ비스ì용 ÿ반상õÉ원ÿ당(1ÿ÷상30ÿ한÷)
(Ö양병원제외)ü ü험Úø×Õ게 É¯þ니ö.

e 제1항의 간þ·간병통þÝ비스ì용 ÿ반상õÉ원ÿ당(1ÿ÷상30ÿ한÷)
(Ö양병원제외)의 É¯ÿÚ는 1Þ É원당 30ÿ을 한÷ü þ니ö.

제2ø(ü험® É¯Õ 관한 세부규정)
d 동ÿ한 상õ의 Þ료를 »É으ü 2Þ ÷상 É원한 경우 ÷를 1Þ É원으

ü üÅ 제1ø(ü험®의 É¯ìç)를 É용þ니ö. 
e 피ü험×¬ ü장¼Þÿ ÷후 É원Ýí Þ료를 ¿던 중 ü험기간÷ 끝¼

을 때Õ÷ 퇴원Ý기 전까É의 계Î 중인 É원Õ 대Ýí는 제1ø(ü험®
의 É¯ìç)Õ 따ÿ 계Î ü장þ니ö.

f 피ü험×¬ 병원(단, Ö양병원 제외)을 ÷전Ýí É원한 경우Õ÷ 동ÿ한 
상õ의 Þ료를 »É으ü 2Þ÷상 É원한 경우Õ는 계ÎÝí É원한 것으
ü üÅ 제1ø(ü험®의 É¯ìç)를 É용þ니ö.

g 피ü험×¬ 정당한 ÷ç Ç÷ É원기간 중 의ì의 ÉÞ를 따르É Ï은 
때Õ는 Þì는 간þ·간병통þÝ비스ì용 ÿ반상õÉ원ÿ당(1ÿ÷상30ÿ
한÷)(Ö양병원제외)의 전부 또는 ÿ부를 É¯ÝÉ Ï÷니ö.

h 제1ø(ü험®의 É¯ìç)ÕÝ É¯ÿÚ는 간þ·간병통þÝ비스를 ä제 
ì용한 날Õ 대Ýí ì용ÿ을 þ산Ýí É용Ý며, ì용ÝÉ Ï은 ÿÚÕ 
대õÝ는 ü험®을 É¯ÝÉ Ï÷니ö.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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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½ 제4ø의2(간þ·간병통þÝ비스 제공 등)A
d 간þㆍ간병통þÝ비스란 ü건ýÉ부Á으ü 정Ý는 É원 환×를 대

상으ü üþ× 등÷ 상üÝÉ Å니Ýì 간þì, 제80øÕ 따른 간
þø무ì 및 ý ¾Õ 간병É원인½(÷Ý ÷ øÕÝ <간þㆍ간병통
þÝ비스 제공인½=÷ÿ 한ö)Õ 의Ýí ÿ괄É으ü 제공되는 É

i ü험Úø×와 Þì¬ 제1ø(ü험®의 É¯ìç)의 ü험® É¯ìçÕ 대
õ þ의ÝÉ 못할 때는 ü험Úø×와 Þì¬ ý께 제3×를 정Ýì ý 제
3×의 의견Õ 따를 Ú 있÷니ö. 제3×는 의료½ 제3ø(의료기관)Õ 규
정한 종þ병원 ÍÎ 전문의 중Õ 정Ý며, ü험® É¯ìç 판정Õ ü는 
의료비용은 Þì¬ 전æ 부öþ니ö.

제3ø(É원의 정의와 장Í)
÷ û별þ관ÕÝ<É원=÷ÿ ý은 병원 또는 의원 등의 의ì, Þü의ì 또
는 한의ì의 면허를 ¬진 ×(÷Ý<의ì=ÿ þ니ö)Õ 의Ýí 상õ의 Þ료
¬ 필ÖÝöì 인정된 경우üÝ, ×Ý 등ÕÝ의 Þ료¬ 곤란Ýí 의료½ 제
3ø(의료기관) 제2항Õ 정한 î내의 병원, 의원 또는 î외의 의료관련½Õ
Ý 정한 의료기관Õ ÉäÝí 의ì의 관½ÝÕ Þ료Õ 전념Ý는 것을 말þ
니ö.

@의료½ 제3ø(의료기관)A
e 의료기관은 ö음  þ와 같÷ í분한ö.
  1. 의원  ̄의료기관 : 의원, Þü의원, 한의원
  2. ø산원
  3. 병원  ̄ 의료기관 : 병원, Þü병원, 한방병원, Ö양병원, 정신병원, 

종þ병원   

제4ø(간þ·간병통þÝ비스의 정의)
÷ û별þ관Õ 있õÝ<간þ·간병통þÝ비스=ÿ ý은 의료½ 제4ø의2(간
þ·간병통þÝ비스 제공 등)ÕÝ 정한 간þ·간병통þÝ비스를 말þ니ö.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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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Ý비스를 말한ö.
e ü건ýÉ부Á으ü 정Ý는 병원  ̄ 의료기관은 간þㆍ간병통þÝ비

스를 제공할 Ú 있÷ý ù½Ýíý 한ö.
f 제2항Õ 따ÿ 간þㆍ간병통þÝ비스를 제공Ý는 병원  ̄ 의료기관

(÷Ý ÷ øÕÝ <간þㆍ간병통þÝ비스 제공기관=÷ÿ 한ö)은 ü
건ýÉ부Á으ü 정Ý는 인½, Þ설, 운Ç 등의 기준을 준ÚÝíý 
한ö.

g<공공ü건의료Õ 관한 ½률=제2ø제3þÕ 따른 공공ü건의료기관 
중 ü건ýÉ부Á으ü 정Ý는 병원  ̄ 의료기관은 간þㆍ간병통þÝ
비스를 제공Ýíý 한ö. ÷ 경우 î¬ 및 É방×Þ단체는 필Ö한 
비용의 전부 또는 ÿ부를 É원할 Ú 있ö.

h 간þㆍ간병통þÝ비스 제공기관은 üþ× 등의 É원ä 내 상ü를 
제한Ýì 환× 병문ÍÕ 관한 기준을 ù련Ý는 등 Í전관½를 위
Ýí ù½Ýíý 한ö.

i 간þㆍ간병통þÝ비스 제공기관은 간þㆍ간병통þÝ비스 제공인½
의 근무환경 및 Ü우 ¼선을 위Ýí 필Ö한 É원을 Ýíý 한ö.

j î¬ 및 É방×Þ단체는 간þㆍ간병통þÝ비스의 제공ㆍ×대, 간þ
ㆍ간병통þÝ비스 제공인½의 원활한 Ú  ̄ 및 근무환경 ¼선을 위
Ýí 필Ö한 ÞÍ을 Ú¾Ýì ýÕ 따른 É원을 Ýíý 한ö.

※ 향후 관련 ½Á÷ ¼정된 경우 ¼정된 내용을 É용þ니ö.

@의료½ ÞÞ규ß 제1ø의4(간þ·간병통þÝ비스 제공 환× 및 제공 기관)A
d ½ 제4ø의2 제1항ÕÝ "ü건ýÉ부Á으ü 정Ý는 É원환×"란 ö

음  þ의 õ² Ý¸Õ õ당Ý는 É원 환×를 말한ö.
  1. 환×Õ 대한 진료 성÷  ̧ 질병 û성상 üþ× 등의 간병을 제

한할 필Ö¬ 있는 É원 환×
  2. 환×의 생활 í건÷  ̧ 경제 상황 등Õ 비Ýõ üþ× 등의 간병

÷ 현È히 곤란Ýöì 인정되는 É원환×
  3. ý ¾Õ 환×Õ 대한 의료관½상 의ìㆍÞü의ì 또는 한의ì¬ 

간þㆍ간병통þÝ비스¬ 필ÖÝöì 인정Ý는 É원 환×
e ½ 제4ø의2 제2항ÕÝ "ü건ýÉ부Á으ü 정Ý는 병원  ̄ 의료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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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란 병원, Þü병원, 한방병원 및 종þ병원을 말한ö.
f ½ 제4ø의2 제3항ÕÝ "ü건ýÉ부Á으ü 정Ý는 인½, Þ설, 운

Ç 등의 기준"÷란 별표 1의2Õ 따른 기준을 말한ö.
g ½ 제4ø의2 제4항 전단ÕÝ "ü건ýÉ부Á으ü 정Ý는 병원  ̄ 의

료기관"÷란 병원, Þü병원, 한방병원 및 종þ병원을 말한ö. ö
만, ö음  þ의 õ² Ý¸Õ õ당Ý는 의료기관은 제외한ö.

  1.<군ü건의료Õ 관한 ½률=제2ø 제4þÕ 따른 군ü건의료기관
  2.<Þ료¼þ½=제16ø의2 제1항 제2þÕ 따ÿ ½무부장관÷ É정

Ý는 î¾정신의료기관
※ 향후 관련 ½Á÷ ¼정된 경우 ¼정된 내용을 É용þ니ö.

   
제5ø(ü험®의 청í)
ü험Úø×는 ö음의 Ý류를 제출Ýì ü험®을 청íÝíý þ니ö.

1. 청íÝ(Þì 양ß)
2. ìì증명Ý(진단Ý, 진료비계산Ý, É원Þ료×인Ý, 의ìÜ방전(Ü방ø

제비) 등의 ìì증명Ý는 의료½ 제3ø(의료기관)ÕÝ 규정한 î내의 
병원÷  ̧ 의원 또는 î외의 의료관련½ÕÝ 정한 의료기관ÕÝ À¯
한 것÷õý ý)

   단, 제4ø(간þ·간병통þÝ비스의 정의)ÕÝ 정한 간þ·간병통þÝ비스
를 ì용한 경우, 위의 ìì증명Ý는 Ý비스 ì용í부 및 ì용ÿ×를 
판단할 Ú 있는 Ý류÷õý þ니ö.

3. 신분증(ü민등ý증÷  ̧ 운전면허증 등 본인È을 ×인할 Ú 있는 ì진
÷ 붙은 정부기관ÕÝ ÀÞ한 신분증, 본인÷ Å닌 경우Õ는 본인의 
인¼증명Ý 또는 본인Ý명ìä×인Ý ÿý)

4. ý ¾Õ ü험Úø×¬ ü험®의 ÚÁÕ 필ÖÝí 제출Ý는 Ý류

제6ø(û별þ관의 Í멸)
d 피ü험×¬ ü험기간 중Õ ìý한 경우Õ는 ÷ û별þ관은 Í멸되며,

<ü험료 및 õþ환¯® 산출방½Ý=ÕÝ 정Ý는 ¼Õ 따ÿ Þì¬ É
¾한 ìý당Þ ÷ û별þ관의 계þ×É¾æ 및 û경üü험료를 É¯þ니ö.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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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 제1항의 계þ×É¾æ É¯ìç¬ À생한 경우 계þ×는 무¼당 NH헤Å
½355건½ü험2404 ü통þ관(÷Ý<ü통þ관=÷ÿ þ니ö) 제7ø(ü험
®의 청í) 제1항의 Ý류 중 계þ×É¾æ É¯ü 관련된 Ý류를 제출Ý
ì 계þ×É¾æ을 청íÝíý þ니ö. 계þ×É¾æ의 É¯절ì는 ü통
þ관 제8ø(ü험®의 É¯절ì)의 규정을 따르며, É¯기ÿ의 ö음 날부
ñ É¯ÿ까É의 기간Õ 대한 ÷×의 계산은 ü험계þ대출÷율을 연단위 
ý½ü 계산þ니ö.

제7ø(준용규정)
÷ û별þ관ÕÝ 정ÝÉ Ï은 ì항은 ü통þ관을 따¾니ö.

1-24. 간호·간병통þÝ비스사용 일반상해È원일당(1일÷상30일한÷)
(종þ병원)(355간편¬È)ü장 특별약관

제1ø(ü험®의 É¯ìç)
d Þì는 ü험증권Õ 기재된 피ü험×¬ ÷ û별þ관의 ü험기간 중Õ 상

õ의 ÊÙ결üü써 생활기· 또는 Æ무·½Õ É장을 ¬져와 종þ병원Õ 
É원Ýí Þ료를 ¿으며 제5ø(간þ·간병통þÝ비스의 정의)ÕÝ 정한 
간þ·간병통þÝ비스를 ì용한 경우Õ는 ì용한 날Õ 대Ýí 1ÿ당 ÷ 
û별þ관의 ü험¬É®æ을 간þ·간병통þÝ비스ì용 ÿ반상õÉ원ÿ당
(1ÿ÷상30ÿ한÷)(종þ병원)으ü ü험Úø×Õ게 É¯þ니ö.

e 제1항의 간þ·간병통þÝ비스ì용 ÿ반상õÉ원ÿ당(1ÿ÷상30ÿ한÷)
(종þ병원)의 É¯ÿÚ는 1Þ É원당 30ÿ을 한÷ü þ니ö.

제2ø(ü험® É¯Õ 관한 세부규정)
d 동ÿ한 상õ의 Þ료를 »É으ü 2Þ ÷상 É원한 경우 ÷를 1Þ É원으

ü üÅ 제1ø(ü험®의 É¯ìç)를 É용þ니ö. 
e 피ü험×¬ ü장¼Þÿ ÷후 É원Ýí Þ료를 ¿던 중 ü험기간÷ 끝¼

을 때Õ÷ 퇴원Ý기 전까É의 계Î 중인 É원Õ 대Ýí는 제1ø(ü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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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료½ 제3ø의3(종þ병원) A
d 종þ병원은 ö음  þ의 Ö건을 ¾Ýõý 한ö.
  1. 100¼ ÷상의 병상을 ¾출 것
  2. 100병상 ÷상 300병상 ÷Ý인 경우Õ는 내üㆍ외üㆍÍÅ청Í년

üㆍ산부인ü 중 3¼ 진료ü», Ç상의Þü, ù취통증의Þü와 
진단검ì의Þü 또는 병½ü를 ÿý한 7¼ ÷상의 진료ü»을 
¾Ýì  진료ü»ùö 전ÎÝ는 전문의를 둘 것

  3. 300병상을 ÍüÝ는 경우Õ는 내ü, 외ü, ÍÅ청Í년ü, 산부인
ü, Ç상의Þü, ù취통증의Þü, 진단검ì의Þü 또는 병½ü, 
정신건½의Þü 및 Þü를 ÿý한 9¼ ÷상의 진료ü»을 ¾Ý

의 É¯ìç)Õ 따ÿ 계Î ü장þ니ö.
f 피ü험×¬ 병원을 ÷전Ýí É원한 경우Õ÷ 동ÿ한 상õ의 Þ료를 »

É으ü 2Þ÷상 É원한 경우Õ는 계ÎÝí É원한 것으ü üÅ 제1ø(ü
험®의 É¯ìç)를 É용þ니ö.

g 피ü험×¬ 정당한 ÷ç Ç÷ É원기간 중 의ì의 ÉÞ를 따르É Ï은 
때Õ는 Þì는 간þ·간병통þÝ비스ì용 ÿ반상õÉ원ÿ당(1ÿ÷상30ÿ
한÷)(종þ병원)의 전부 또는 ÿ부를 É¯ÝÉ Ï÷니ö.

h 제1ø(ü험®의 É¯ìç)ÕÝ É¯ÿÚ는 간þ·간병통þÝ비스를 ä제 
ì용한 날Õ 대Ýí ì용ÿ을 þ산Ýí É용Ý며, ì용ÝÉ Ï은 ÿÚÕ 
대õÝ는 ü험®을 É¯ÝÉ Ï÷니ö.

i ü험Úø×와 Þì¬ 제1ø(ü험®의 É¯ìç)의 ü험® É¯ìçÕ 대
õ þ의ÝÉ 못할 때는 ü험Úø×와 Þì¬ ý께 제3×를 정Ýì ý 제
3×의 의견Õ 따를 Ú 있÷니ö. 제3×는 의료½ 제3ø(의료기관)Õ 규
정한 종þ병원 ÍÎ 전문의 중Õ 정Ý며, ü험® É¯ìç 판정Õ ü는 
의료비용은 Þì¬ 전æ 부öþ니ö.

제3ø(종þ병원의 정의)
÷ û별þ관ÕÝ<종þ병원=÷ÿ ý은 의료½ 제3ø의3(종þ병원)ÕÝ 정
한 종þ병원을 말Ý며, 의료½ 제3ø의4(상¯종þ병원 É정)ÕÝ 정한 상¯
종þ병원을 ÿýþ니ö.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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ì  진료ü»ùö 전ÎÝ는 전문의를 둘 것
e 종þ병원은 제1항 제2þ 또는 제3þÕ 따른 진료ü»(÷Ý ÷ 항

ÕÝ <필Ú진료ü»=÷ÿ 한ö) 외Õ 필ÖÝ면 Ý¬ü 진료ü»을 
설Þㆍ운Ç할 Ú 있ö. ÷ 경우 필Ú진료ü» 외의 진료ü»Õ 대
Ýí는 õ당 의료기관Õ 전ÎÝÉ Å니한 전문의를 둘 Ú 있ö.

@의료½ 제4ø의2(간þ·간병통þÝ비스 제공 등)A
d 간þㆍ간병통þÝ비스란 ü건ýÉ부Á으ü 정Ý는 É원 환×를 대

상으ü üþ× 등÷ 상üÝÉ Å니Ýì 간þì, 제80øÕ 따른 간
þø무ì 및 ý ¾Õ 간병É원인½(÷Ý ÷ øÕÝ <간þㆍ간병통
þÝ비스 제공인½=÷ÿ 한ö)Õ 의Ýí ÿ괄É으ü 제공되는 É
원Ý비스를 말한ö.

 
제4ø(É원의 정의와 장Í)
÷ û별þ관ÕÝ<É원=÷ÿ ý은 병원 또는 의원 등의 의ì, Þü의ì 또
는 한의ì의 면허를 ¬진 ×(÷Ý<의ì=ÿ þ니ö)Õ 의Ýí Þ료¬ 필Ö
Ýöì 인정된 경우üÝ, ×Ý 등ÕÝ의 Þ료¬ 곤란Ýí 의료½ 제3ø(의
료기관) 제2항Õ 정한 î내의 병원, 의원 또는 î외의 의료관련½ÕÝ 정한 
의료기관Õ ÉäÝí 의ì의 관½ÝÕ Þ료Õ 전념Ý는 것을 말þ니ö.

@의료½ 제3ø(의료기관)A
e 의료기관은 ö음  þ와 같÷ í분한ö.
  1. 의원  ̄의료기관 : 의원, Þü의원, 한의원
  2. ø산원
  3. 병원  ̄ 의료기관 : 병원, Þü병원, 한방병원, Ö양병원, 정신병원, 

종þ병원   

제5ø(간þ·간병통þÝ비스의 정의)
÷ û별þ관Õ 있õÝ<간þ·간병통þÝ비스=ÿ ý은 의료½ 제4ø의2(간
þ·간병통þÝ비스 제공 등)ÕÝ 정한 간þ·간병통þÝ비스를 말þ니ö.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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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 ü건ýÉ부Á으ü 정Ý는 병원  ̄ 의료기관은 간þㆍ간병통þÝ비
스를 제공할 Ú 있÷ý ù½Ýíý 한ö.

f 제2항Õ 따ÿ 간þㆍ간병통þÝ비스를 제공Ý는 병원  ̄ 의료기관
(÷Ý ÷ øÕÝ <간þㆍ간병통þÝ비스 제공기관=÷ÿ 한ö)은 ü
건ýÉ부Á으ü 정Ý는 인½, Þ설, 운Ç 등의 기준을 준ÚÝíý 
한ö.

g<공공ü건의료Õ 관한 ½률=제2ø제3þÕ 따른 공공ü건의료기관 
중 ü건ýÉ부Á으ü 정Ý는 병원  ̄ 의료기관은 간þㆍ간병통þÝ
비스를 제공Ýíý 한ö. ÷ 경우 î¬ 및 É방×Þ단체는 필Ö한 
비용의 전부 또는 ÿ부를 É원할 Ú 있ö.

h 간þㆍ간병통þÝ비스 제공기관은 üþ× 등의 É원ä 내 상ü를 
제한Ýì 환× 병문ÍÕ 관한 기준을 ù련Ý는 등 Í전관½를 위
Ýí ù½Ýíý 한ö.

i 간þㆍ간병통þÝ비스 제공기관은 간þㆍ간병통þÝ비스 제공인½
의 근무환경 및 Ü우 ¼선을 위Ýí 필Ö한 É원을 Ýíý 한ö.

j î¬ 및 É방×Þ단체는 간þㆍ간병통þÝ비스의 제공ㆍ×대, 간þ
ㆍ간병통þÝ비스 제공인½의 원활한 Ú  ̄ 및 근무환경 ¼선을 위
Ýí 필Ö한 ÞÍ을 Ú¾Ýì ýÕ 따른 É원을 Ýíý 한ö.

※ 향후 관련 ½Á÷ ¼정된 경우 ¼정된 내용을 É용þ니ö.

@의료½ ÞÞ규ß 제1ø의4(간þ·간병통þÝ비스 제공 환× 및 제공 기관)A
d ½ 제4ø의2 제1항ÕÝ "ü건ýÉ부Á으ü 정Ý는 É원환×"란 ö

음  þ의 õ² Ý¸Õ õ당Ý는 É원 환×를 말한ö.
  1. 환×Õ 대한 진료 성÷  ̧ 질병 û성상 üþ× 등의 간병을 제

한할 필Ö¬ 있는 É원 환×
  2. 환×의 생활 í건÷  ̧ 경제 상황 등Õ 비Ýõ üþ× 등의 간병

÷ 현È히 곤란Ýöì 인정되는 É원환×
  3. ý ¾Õ 환×Õ 대한 의료관½상 의ìㆍÞü의ì 또는 한의ì¬ 

간þㆍ간병통þÝ비스¬ 필ÖÝöì 인정Ý는 É원 환×
e ½ 제4ø의2 제2항ÕÝ "ü건ýÉ부Á으ü 정Ý는 병원  ̄ 의료기

관"÷란 병원, Þü병원, 한방병원 및 종þ병원을 말한ö.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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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 ½ 제4ø의2 제3항ÕÝ "ü건ýÉ부Á으ü 정Ý는 인½, Þ설, 운
Ç 등의 기준"÷란 별표 1의2Õ 따른 기준을 말한ö.

g ½ 제4ø의2 제4항 전단ÕÝ "ü건ýÉ부Á으ü 정Ý는 병원  ̄ 의
료기관"÷란 병원, Þü병원, 한방병원 및 종þ병원을 말한ö. ö
만, ö음  þ의 õ² Ý¸Õ õ당Ý는 의료기관은 제외한ö.

  1.<군ü건의료Õ 관한 ½률=제2ø 제4þÕ 따른 군ü건의료기관
  2.<Þ료¼þ½=제16ø의2 제1항 제2þÕ 따ÿ ½무부장관÷ É정

Ý는 î¾정신의료기관
※ 향후 관련 ½Á÷ ¼정된 경우 ¼정된 내용을 É용þ니ö.

 
제6ø(ü험®의 청í)
ü험Úø×는 ö음의 Ý류를 제출Ýì ü험®을 청íÝíý þ니ö.

1. 청íÝ(Þì 양ß)
2. ìì증명Ý(진단Ý, 진료비계산Ý, É원Þ료×인Ý, 의ìÜ방전(Ü방ø

제비) 등의 ìì증명Ý는 의료½ 제3ø(의료기관)ÕÝ 규정한 î내의 
병원÷  ̧ 의원 또는 î외의 의료관련½ÕÝ 정한 의료기관ÕÝ À¯
한 것÷õý ý)

   단, 제5ø(간þ·간병통þÝ비스의 정의)ÕÝ 정한 간þ·간병통þÝ비스
를 ì용한 경우, 위의 ìì증명Ý는 Ý비스 ì용í부 및 ì용ÿ×를 
판단할 Ú 있는 Ý류÷õý þ니ö.

3. 신분증(ü민등ý증÷  ̧ 운전면허증 등 본인È을 ×인할 Ú 있는 ì진
÷ 붙은 정부기관ÕÝ ÀÞ한 신분증, 본인÷ Å닌 경우Õ는 본인의 
인¼증명Ý 또는 본인Ý명ìä×인Ý ÿý)

4. ý ¾Õ ü험Úø×¬ ü험®의 ÚÁÕ 필ÖÝí 제출Ý는 Ý류

제7ø(û별þ관의 Í멸)
d 피ü험×¬ ü험기간 중Õ ìý한 경우Õ는 ÷ û별þ관은 Í멸되며,

<ü험료 및 õþ환¯® 산출방½Ý=ÕÝ 정Ý는 ¼Õ 따ÿ Þì¬ É
¾한 ìý당Þ ÷ û별þ관의 계þ×É¾æ 및 û경üü험료를 É¯þ
니ö.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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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 제1항의 계þ×É¾æ É¯ìç¬ À생한 경우 계þ×는 무¼당 NH헤Å
½355건½ü험2404 ü통þ관(÷Ý<ü통þ관=÷ÿ þ니ö) 제7ø(ü험
®의 청í) 제1항의 Ý류 중 계þ×É¾æ É¯ü 관련된 Ý류를 제출Ý
ì 계þ×É¾æ을 청íÝíý þ니ö. 계þ×É¾æ의 É¯절ì는 ü통
þ관 제8ø(ü험®의 É¯절ì)의 규정을 따르며, É¯기ÿ의 ö음 날부
ñ É¯ÿ까É의 기간Õ 대한 ÷×의 계산은 ü험계þ대출÷율을 연단위 
ý½ü 계산þ니ö.

제8ø(준용규정)
÷ û별þ관ÕÝ 정ÝÉ Ï은 ì항은 ü통þ관을 따¾니ö.

1-25. 간호·간병통þÝ비스사용 일반상해È원일당(1일÷상30일한÷)
(상¯종þ병원)(355간편¬È)ü장 특별약관

제1ø(ü험®의 É¯ìç)
d Þì는 ü험증권Õ 기재된 피ü험×¬ ÷ û별þ관의 ü험기간 중Õ 상

õ의 ÊÙ결üü써 생활기· 또는 Æ무·½Õ É장을 ¬져와 상¯종þ병
원Õ É원Ýí Þ료를 ¿으며 제5ø(간þ·간병통þÝ비스의 정의)ÕÝ 
정한 간þ·간병통þÝ비스를 ì용한 경우Õ는 ì용한 날Õ 대Ýí 1ÿ당 
÷ ü장의 ü험¬É®æ을 간þ·간병통þÝ비스ì용 ÿ반상õÉ원ÿ당(1
ÿ÷상30ÿ한÷)(상¯종þ병원)으ü ü험Úø×Õ게 É¯þ니ö.

e 제1항의 간þ·간병통þÝ비스ì용 ÿ반상õÉ원ÿ당(1ÿ÷상30ÿ한÷)
(상¯종þ병원)의 É¯ÿÚ는 1Þ É원당 30ÿ을 한÷ü þ니ö.

제2ø(ü험® É¯Õ 관한 세부규정)
d 동ÿ한 상õ의 Þ료를 »É으ü 2Þ ÷상 É원한 경우 ÷를 1Þ É원으

ü üÅ 제1ø(ü험®의 É¯ìç)를 É용þ니ö. 
e 피ü험×¬ ü장¼Þÿ ÷후 É원Ýí Þ료를 ¿던 중 ü험기간÷ 끝¼

을 때Õ÷ 퇴원Ý기 전까É의 계Î 중인 É원Õ 대Ýí는 제1ø(ü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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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료½ 제3ø의4(상¯종þ병원 É정) A
d ü건ýÉ부장관은 ö음  þ의 Ö건을 ¾춘 종þ병원 중ÕÝ 중

증질환Õ 대Ýí 난÷÷¬ 높은 의료Þ위를 전문É으ü Ý는 종þ
병원을 상¯종þ병원으ü É정할 Ú 있ö.

  1. ü건ýÉ부Á으ü 정Ý는 20¼ ÷상의 진료ü»을 ¾Ýì  진
료ü»ùö 전ÎÝ는 전문의를 둘 것  

  2. 제77ø제1항Õ 따ÿ 전문의¬ 되¼는 ×를 Ú련Þô는 기관ÿ 것
  3. ü건ýÉ부Á으ü 정Ý는 인½·Þ설·장비 등을 ¾출 것
  4. 질병군별(疾病群別) 환×í성 비율÷ ü건ýÉ부Á으ü 정Ý는 

기준Õ õ당할 것

의 É¯ìç)Õ 따ÿ 계Î ü장þ니ö.
f 피ü험×¬ 병원을 ÷전Ýí É원한 경우Õ÷ 동ÿ한 상õ의 Þ료를 »

É으ü 2Þ÷상 É원한 경우Õ는 계ÎÝí É원한 것으ü üÅ 제1ø(ü
험®의 É¯ìç)를 É용þ니ö.

g 피ü험×¬ 정당한 ÷ç Ç÷ É원기간 중 의ì의 ÉÞ를 따르É Ï은 
때Õ는 Þì는 간þ·간병통þÝ비스ì용 ÿ반상õÉ원ÿ당(1ÿ÷상30ÿ
한÷)(상¯종þ병원)의 전부 또는 ÿ부를 É¯ÝÉ Ï÷니ö.

h 제1ø(ü험®의 É¯ìç)ÕÝ É¯ÿÚ는 간þ·간병통þÝ비스를 ä제 
ì용한 날Õ 대Ýí ì용ÿ을 þ산Ýí É용Ý며, ì용ÝÉ Ï은 ÿÚÕ 
대õÝ는 ü험®을 É¯ÝÉ Ï÷니ö.

i ü험Úø×와 Þì¬ 제1ø(ü험®의 É¯ìç)의 ü험® É¯ìçÕ 대
õ þ의ÝÉ 못할 때는 ü험Úø×와 Þì¬ ý께 제3×를 정Ýì ý 
제3×의 의견Õ 따를 Ú 있÷니ö. 제3×는 의료½ 제3ø(의료기관)Õ 
규정한 종þ병원 ÍÎ 전문의 중Õ 정Ý며, ü험® É¯ìç 판정Õ ü
는 의료비용은 Þì¬ 전æ 부öþ니ö.

제3ø(상¯종þ병원의 정의)
÷ û별þ관ÕÝ<상¯종þ병원=÷ÿ ý은 의료½ 제3ø의4(상¯종þ병원 
É정)ÕÝ 정한 상¯종þ병원을 말Ý며, 의료½ 및 관련 ½률÷ 변경되는 
경우Õ는 변경된 기준을 É용þ니ö.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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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 ü건ýÉ부장관은 제1항Õ 따른 É정을 Ý는 경우 제1항  þ의 
ì항 및 전문성 등Õ 대Ýí 평¬를 äÞÝíý 한ö.

f ü건ýÉ부장관은 제1항Õ 따ÿ 상¯종þ병원으ü É정¿은 종þ
병원Õ 대Ýí 3년ùö 제2항Õ 따른 평¬를 äÞÝí 재É정Ý거

 ̧É정을 취Í할 Ú 있ö.
g ü건ýÉ부장관은 제2항 및 제3항Õ 따른 평¬Æ무를 관계 전문기

관 또는 단체Õ 위Ñ할 Ú 있ö.
h 상¯종þ병원 É정·재É정의 기준·절ì 및 평¬Æ무의 위Ñ 절ì 

등Õ 관Ýí 필Ö한 ì항은 ü건ýÉ부Á으ü 정한ö.

제4ø(É원의 정의와 장Í)
÷ û별þ관ÕÝ<É원=÷ÿ ý은 병원 또는 의원 등의 의ì, Þü의ì 또
는 한의ì의 면허를 ¬진 ×(÷Ý<의ì=ÿ þ니ö)Õ 의Ýí Þ료¬ 필Ö
Ýöì 인정된 경우üÝ, ×Ý 등ÕÝ의 Þ료¬ 곤란Ýí 의료½ 제3ø(의
료기관) 제2항Õ 정한 î내의 병원, 의원 또는 î외의 의료관련½ÕÝ 정한 
의료기관Õ ÉäÝí 의ì의 관½ÝÕ Þ료Õ 전념Ý는 것을 말þ니ö.

@의료½ 제3ø(의료기관)A
e 의료기관은 ö음  þ와 같÷ í분한ö.
  1. 의원  ̄의료기관 : 의원, Þü의원, 한의원
  2. ø산원
  3. 병원  ̄의료기관 : 병원, Þü병원, 한방병원, Ö양병원, 정신병원, 

종þ병원   

제5ø(간þ·간병통þÝ비스의 정의)
÷ û별þ관Õ 있õÝ<간þ·간병통þÝ비스=ÿ ý은 의료½ 제4ø의2(간
þ·간병통þÝ비스 제공 등)ÕÝ 정한 간þ·간병통þÝ비스를 말þ니ö.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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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½ ÞÞ규ß 제1ø의4(간þ·간병통þÝ비스 제공 환× 및 제공 기관)A
d ½ 제4ø의2 제1항ÕÝ "ü건ýÉ부Á으ü 정Ý는 É원환×"란 ö

음  þ의 õ² Ý¸Õ õ당Ý는 É원 환×를 말한ö.
  1. 환×Õ 대한 진료 성÷  ̧ 질병 û성상 üþ× 등의 간병을 제

한할 필Ö¬ 있는 É원 환×

@의료½ 제4ø의2(간þ·간병통þÝ비스 제공 등)A
d 간þㆍ간병통þÝ비스란 ü건ýÉ부Á으ü 정Ý는 É원 환×를 대

상으ü üþ× 등÷ 상üÝÉ Å니Ýì 간þì, 제80øÕ 따른 간
þø무ì 및 ý ¾Õ 간병É원인½(÷Ý ÷ øÕÝ <간þㆍ간병통
þÝ비스 제공인½=÷ÿ 한ö)Õ 의Ýí ÿ괄É으ü 제공되는 É
원Ý비스를 말한ö.

e ü건ýÉ부Á으ü 정Ý는 병원  ̄ 의료기관은 간þㆍ간병통þÝ비
스를 제공할 Ú 있÷ý ù½Ýíý 한ö.

f 제2항Õ 따ÿ 간þㆍ간병통þÝ비스를 제공Ý는 병원  ̄ 의료기관
(÷Ý ÷ øÕÝ <간þㆍ간병통þÝ비스 제공기관=÷ÿ 한ö)은 ü
건ýÉ부Á으ü 정Ý는 인½, Þ설, 운Ç 등의 기준을 준ÚÝíý 
한ö.

g<공공ü건의료Õ 관한 ½률=제2ø제3þÕ 따른 공공ü건의료기관 
중 ü건ýÉ부Á으ü 정Ý는 병원  ̄ 의료기관은 간þㆍ간병통þÝ
비스를 제공Ýíý 한ö. ÷ 경우 î¬ 및 É방×Þ단체는 필Ö한 
비용의 전부 또는 ÿ부를 É원할 Ú 있ö.

h 간þㆍ간병통þÝ비스 제공기관은 üþ× 등의 É원ä 내 상ü를 
제한Ýì 환× 병문ÍÕ 관한 기준을 ù련Ý는 등 Í전관½를 위
Ýí ù½Ýíý 한ö.

i 간þㆍ간병통þÝ비스 제공기관은 간þㆍ간병통þÝ비스 제공인½
의 근무환경 및 Ü우 ¼선을 위Ýí 필Ö한 É원을 Ýíý 한ö.

j î¬ 및 É방×Þ단체는 간þㆍ간병통þÝ비스의 제공ㆍ×대, 간þ
ㆍ간병통þÝ비스 제공인½의 원활한 Ú  ̄ 및 근무환경 ¼선을 위
Ýí 필Ö한 ÞÍ을 Ú¾Ýì ýÕ 따른 É원을 Ýíý 한ö.

※ 향후 관련 ½Á÷ ¼정된 경우 ¼정된 내용을 É용þ니ö.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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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환×의 생활 í건÷  ̧ 경제 상황 등Õ 비Ýõ üþ× 등의 간병
÷ 현È히 곤란Ýöì 인정되는 É원환×

  3. ý ¾Õ 환×Õ 대한 의료관½상 의ìㆍÞü의ì 또는 한의ì¬ 
간þㆍ간병통þÝ비스¬ 필ÖÝöì 인정Ý는 É원 환×

e ½ 제4ø의2 제2항ÕÝ "ü건ýÉ부Á으ü 정Ý는 병원  ̄ 의료기
관"÷란 병원, Þü병원, 한방병원 및 종þ병원을 말한ö.

f ½ 제4ø의2 제3항ÕÝ "ü건ýÉ부Á으ü 정Ý는 인½, Þ설, 운
Ç 등의 기준"÷란 별표 1의2Õ 따른 기준을 말한ö.

g ½ 제4ø의2 제4항 전단ÕÝ "ü건ýÉ부Á으ü 정Ý는 병원  ̄ 의
료기관"÷란 병원, Þü병원, 한방병원 및 종þ병원을 말한ö. ö
만, ö음  þ의 õ² Ý¸Õ õ당Ý는 의료기관은 제외한ö.

  1.<군ü건의료Õ 관한 ½률=제2ø 제4þÕ 따른 군ü건의료기관
  2.<Þ료¼þ½=제16ø의2 제1항 제2þÕ 따ÿ ½무부장관÷ É정

Ý는 î¾정신의료기관
※ 향후 관련 ½Á÷ ¼정된 경우 ¼정된 내용을 É용þ니ö.

   
제6ø(ü험®의 청í)
ü험Úø×는 ö음의 Ý류를 제출Ýì ü험®을 청íÝíý þ니ö.

1. 청íÝ(Þì 양ß)
2. ìì증명Ý(진단Ý, 진료비계산Ý, É원Þ료×인Ý, 의ìÜ방전(Ü방ø

제비) 등의 ìì증명Ý는 의료½ 제3ø(의료기관)ÕÝ 규정한 î내의 
병원÷  ̧ 의원 또는 î외의 의료관련½ÕÝ 정한 의료기관ÕÝ À¯
한 것÷õý ý)

   단, 제5ø(간þ·간병통þÝ비스의 정의)ÕÝ 정한 간þ·간병통þÝ비스
를 ì용한 경우, 위의 ìì증명Ý는 Ý비스 ì용í부 및 ì용ÿ×를 
판단할 Ú 있는 Ý류÷õý þ니ö.

3. 신분증(ü민등ý증÷  ̧ 운전면허증 등 본인È을 ×인할 Ú 있는 ì진
÷ 붙은 정부기관ÕÝ ÀÞ한 신분증, 본인÷ Å닌 경우Õ는 본인의 
인¼증명Ý 또는 본인Ý명ìä×인Ý ÿý)

4. ý ¾Õ ü험Úø×¬ ü험®의 ÚÁÕ 필ÖÝí 제출Ý는 Ý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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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ø(û별þ관의 Í멸)
d 피ü험×¬ ü험기간 중Õ ìý한 경우Õ는 ÷ û별þ관은 Í멸되며,

<ü험료 및 õþ환¯® 산출방½Ý=ÕÝ 정Ý는 ¼Õ 따ÿ Þì¬ É
¾한 ìý당Þ ÷ û별þ관의 계þ×É¾æ 및 û경üü험료를 É¯þ니ö.

e 제1항의 계þ×É¾æ É¯ìç¬ À생한 경우 계þ×는 무¼당 NH헤Å
½355건½ü험2404 ü통þ관(÷Ý<ü통þ관=÷ÿ þ니ö) 제7ø(ü험
®의 청í) 제1항의 Ý류 중 계þ×É¾æ É¯ü 관련된 Ý류를 제출Ý
ì 계þ×É¾æ을 청íÝíý þ니ö. 계þ×É¾æ의 É¯절ì는 ü통
þ관 제8ø(ü험®의 É¯절ì)의 규정을 따르며, É¯기ÿ의 ö음 날부
ñ É¯ÿ까É의 기간Õ 대한 ÷×의 계산은 ü험계þ대출÷율을 연단위 
ý½ü 계산þ니ö.

제8ø(준용규정)
÷ û별þ관ÕÝ 정ÝÉ Ï은 ì항은 ü통þ관을 따¾니ö.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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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 질병관련 특별약관

2-1. 질병사망(355간편¬È)ü장 특별약관

제1ø(ü험®의 É¯ìç)
Þì는 ü험증권Õ 기재된 피ü험×¬ ÷ û별þ관의 ü험기간 중Õ 질병으
ü 인Ýí ìý한 경우Õ는 ÷ û별þ관의 ü험¬É®æ을 질병ìýü험®
으ü ü험Úø×Õ게 É¯þ니ö.

제2ø(ü험® É¯Õ 관한 세부규정)
d<þ스피스·완Ö의료 및 È종ü정Õ 있는 환×의 연명의료 결정Õ 관한 

½률=Õ 따른 연명의료중단 등 결정 및 ý ÷Þ으ü 피ü험×¬ ìýÝ
는 경우 연명의료중단등결정 및 ý ÷Þ은 제1ø(ü험®의 É¯ìç)의 
ìý의 원인 및 ü험® É¯Õ Ç향을 ûÞÉ Ï÷니ö.

e ü험Úø×와 Þì¬ 제1ø(ü험®의 É¯ìç)의 ü험® É¯ìçÕ 대
õ þ의ÝÉ 못할 때는 ü험Úø×와 Þì¬ ý께 제3×를 정Ýì ý 
제3×의 의견Õ 따를 Ú 있÷니ö. 제3×는 의료½ 제3ø(의료기관)Õ 
규정한 종þ병원 ÍÎ 전문의 중Õ 정Ý며, ü험® É¯ìç 판정Õ ü
는 의료비용은 Þì¬ 전æ 부öþ니ö.

제3ø(ü험®을 É¯ÝÉ Ï는 ìç)
÷ û별þ관의 ü험®을 É¯ÝÉ Ï은 ìç는 ü통þ관 제5ø(ü험®을 É
¯ÝÉ Ï는 ìç) 제1항을 따¾니ö.

제4ø(û별þ관의 Í멸) 
d 제1ø(ü험®의 É¯ìç)ÕÝ 정한 질병ìýü험®을 É¯한 경우Õ는 

ý 손õü상의 원인÷ 생긴 때부ñ ÷ û별þ관은 Í멸되며, ÷ û별þ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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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의 õþ환¯®을 É¯ÝÉ Ï÷니ö.
e 피ü험×¬ ü험기간 중Õ ÷ û별þ관ÕÝ ü장ÝÉ Ï는 ìçü ìý

한 경우Õ는 ÷ û별þ관은 Í멸되며,<ü험료 및 õþ환¯® 산출방½
Ý=ÕÝ 정Ý는 ¼Õ 따ÿ Þì¬ É¾한 ìý당Þ ÷ û별þ관의 계þ
×É¾æ 및 û경üü험료를 É¯þ니ö.

f 제2항의 계þ×É¾æ É¯ìç¬ À생한 경우 계þ×는 ü통þ관 제7ø
(ü험®의 청í) 제1항의 Ý류 중 계þ×É¾æ É¯ü 관련된 Ý류를 
제출Ýì 계þ×É¾æ을 청íÝíý þ니ö. 계þ×É¾æ의 É¯절ì
는 ü통þ관 제8ø(ü험®의 É¯절ì)의 규정을 따르며, É¯기ÿ의 ö
음 날부ñ É¯ÿ까É의 기간Õ 대한 ÷×의 계산은 ü험계þ대출÷율을 
연단위 ý½ü 계산þ니ö.

제5ø(준용규정)
÷ û별þ관ÕÝ 정ÝÉ Ï은 ì항은 ü통þ관을 따¾니ö.

2-2. 질병후유장해(80%÷상)(355간편¬È)ü장 특별약관

제1ø(ü험®의 É¯ìç)
Þì는 ü험증권Õ 기재된 피ü험×¬ ÷ û별þ관의 ü험기간 중Õ 진단×
정된 질병으ü 인Ýí@별표2A>장õ분류표?ÕÝ 정한 장õÉ¯률÷ 80% 
÷상Õ õ당Ý는 장õ상Ü¬ 된 경우Õ는 최Í 1ÞÕ 한Ýí Å래Õ 정한 
®æ을 질병후ç장õ(80%÷상)ü험®으ü ü험Úø×Õ게 É¯þ니ö.

í분
지¯®æ

계약일부터 1년 미만 계약일부터 1년 이상

질병후ç장õ
(80%÷상)ü험®

÷ û별þ관 
ü험¬É®æ의 50%

÷ û별þ관 
ü험¬É®æ의 100%

제2ø(ü험® É¯Õ 관한 세부규정)
d 제1ø(ü험®의 É¯ìç)ÕÝ 장õÉ¯률÷ 질병의 진단×정ÿ부ñ 1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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ÿ ÷내Õ ×정되É Ï는 경우Õ는 질병의 진단×정ÿ부ñ 180ÿ÷ 되
는 날의 의ì 진단Õ 기ÍÝí ì정될 것으ü 인정되는 상Ü를 장õÉ¯
률ü 결정þ니ö. ö만,@별표2A>장õ분류표?의 장õ판정Þ기를 별÷
ü 정한 경우Õ는 ýÕ 따¾니ö.

e 제1항Õ 따ÿ 장õÉ¯률÷ 결정되É으  ̧ ý ÷후 ü장¿을 Ú 있는 기
간(계þ의 효½÷ Çõ진 경우Õ는 ü험기간÷ 10년 ÷상인 계þ은 질병
의 진단×정ÿ부ñ 2년 ÷내ü Ýì, ü험기간÷ 10년 û만인 계þ은 질
병의 진단×정ÿ부ñ 1년 ÷내)Õ 장õ상Ü¬ 더 ÆÖ된 때Õ는 ý ÆÖ
된 장õ상Ü를 기준으ü 장õÉ¯률을 결정þ니ö.

f@별표2A>장õ분류표?Õ õ당되É Ï은 후ç장õ는 피ü험×의 ÊÆ, 
¸÷, 신분 또는 성별 등Õ 관계Ç÷ 신체의 장õ정÷Õ 따ÿ@별표2A
>장õ분류표?의 í분Õ 준Ýí ü험®을 결정þ니ö. ö만, 장õ분류
표의  장õ분류별 최È É¯률 장õ정÷Õ ÷르É Ï는 후ç장õÕ 대
Ýí는 후ç장õü험®을 É¯ÝÉ Ï÷니ö.

g ü험Úø×와 Þì¬ 제1ø(ü험®의 É¯ìç)의 ü험® É¯ìçÕ 대
õ þ의ÝÉ 못할 때는 ü험Úø×와 Þì¬ ý께 제3×를 정Ýì ý 
제3×의 의견Õ 따를 Ú 있÷니ö. 제3×는 의료½ 제3ø(의료기관)Õ 
규정한 종þ병원 ÍÎ 전문의 중Õ 정Ý며, ü험® É¯ìç 판정Õ ü
는 의료비용은 Þì¬ 전æ 부öþ니ö.

h 같은 질병으ü 두 ¬É ÷상의 후ç장õ¬ 생긴 경우Õ는 후ç장õ É¯
률을 더Ýí É¯þ니ö. ö만,@별표2A>장õ분류표?의  신체부위
별 판정기준Õ 별÷ü 정한 경우Õ는 ý 기준Õ 따¾니ö.

i ö른 질병으ü 인Ýí 후ç장õ¬ 2Þ ÷상 À생ÝÆ을 경우Õ는 ý 때
ùö ÷Õ õ당Ý는 후ç장õÉ¯률을 결정þ니ö. ýÿ  ̧ ý 후ç장õ
¬ ÷û 장õÉ¯률÷ 결정된 동ÿ한 부위Õ ¬중된 때Õ는 최종 장õ상
ÜÕ õ당Ý는 장õÉ¯률ÕÝ ÷û 결정된 장õÉ¯률을 ì¼Ýí 장õ
É¯률을 결정þ니ö. ö만,@별표2A>장õ분류표?의  신체부위별 
판정기준ÕÝ 별÷ü 정한 경우Õ는 ý 기준Õ 따¾니ö.

j ÷û ÷ 계þÕÝ ü험® É¯ìçÕ õ당되É ÏÝ거 (̧ü장¼Þ ÷전
의 원인Õ 의Ý거  ̧또는 ý ÷전Õ À생한 후ç장õ를 ÿýþ니ö), ü
험®÷ É¯되É ÏÝ던 피ü험×Õ게 ý 신체의 동ÿ 부위Õ 또öÞ 제
6항Õ 규정Ý는 후ç장õ상Ü¬ À생ÝÆ을 경우Õ는 Ê전까É의 후ç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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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õÕ 대한 ü험®÷ É¯된 것으ü üì 최종 후ç장õ 상ÜÕ õ당되
는 장õÉ¯률ÕÝ ÷û É¯¿은 것으ü 간ü한 ü험®Õ õ당Ý는 장
õÉ¯률을 ì¼Ýí 장õÉ¯률을 결정þ니ö.

제3ø(ü험®을 É¯ÝÉ Ï는 ìç)
÷ û별þ관의 ü험®을 É¯ÝÉ Ï은 ìç는 ü통þ관 제5ø(ü험®을 É
¯ÝÉ Ï는 ìç) 제1항을 따¾니ö.

제4ø(û별þ관의 Í멸)
d 제1ø(ü험®의 É¯ìç)ÕÝ 정한 질병후ç장õ(80%÷상)ü험®을 É

¯한 경우Õ는 ý 손õü상의 원인÷ 생긴 때부ñ ÷ û별þ관은 Í멸되
며, ÷ û별þ관의 õþ환¯®을 É¯ÝÉ Ï÷니ö.

e 피ü험×¬ ü험기간 중Õ ìý한 경우Õ는 ÷ û별þ관은 Í멸되며,
<ü험료 및 õþ환¯® 산출방½Ý=ÕÝ 정Ý는 ¼Õ 따ÿ Þì¬ É
¾한 ìý당Þ ÷ û별þ관의 계þ×É¾æ 및 û경üü험료를 É¯þ니ö.

f 제2항의 계þ×É¾æ É¯ìç¬ À생한 경우 계þ×는 ü통þ관 제7ø
(ü험®의 청í) 제1항의 Ý류 중 계þ×É¾æ É¯ü 관련된 Ý류를 
제출Ýì 계þ×É¾æ을 청íÝíý þ니ö. 계þ×É¾æ의 É¯절ì
는 ü통þ관 제8ø(ü험®의 É¯절ì)의 규정을 따르며, É¯기ÿ의 ö
음 날부ñ É¯ÿ까É의 기간Õ 대한 ÷×의 계산은 ü험계þ대출÷율을 
연단위 ý½ü 계산þ니ö.

제5ø(준용규정)
÷ û별þ관ÕÝ 정ÝÉ Ï은 ì항은 ü통þ관을 따¾니ö.

2-3. 질병후유장해(80%미만)(355간편¬È)ü장 특별약관

제1ø(ü험®의 É¯ìç)
Þì는 ü험증권Õ 기재된 피ü험×¬ ÷ û별þ관의 ü험기간 중Õ 진단×
정된 질병으ü 인Ýí@별표2A>장õ분류표?ÕÝ 정한 장õÉ¯률÷ 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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û만Õ õ당Ý는 장õ상Ü¬ 된 경우Õ는 Å래Õ 정한 ®æ을 질병후ç장õ
(80%û만)ü험®으ü ü험Úø×Õ게 É¯þ니ö.

í분
지¯®æ

계약일부터 1년 미만 계약일부터 1년 이상

질병후ç장õ
(80%û만)ü험®

÷ û별þ관 ü험¬É®æ ×
>장õ분류표?ÕÝ 정한 

장õÉ¯률 × 50%

÷ û별þ관 ü험¬É®æ 
×>장õ분류표?ÕÝ 

정한 장õÉ¯률 

제2ø(ü험® É¯Õ 관한 세부규정)
d 제1ø(ü험®의 É¯ìç)ÕÝ 장õÉ¯률÷ 질병의 진단×정ÿ부ñ 180

ÿ ÷내Õ ×정되É Ï는 경우Õ는 질병의 진단×정ÿ부ñ 180ÿ÷ 되
는 날의 의ì 진단Õ 기ÍÝí ì정될 것으ü 인정되는 상Ü를 장õÉ¯
률ü 결정þ니ö. ö만,@별표2A>장õ분류표?의 장õ판정Þ기를 별÷
ü 정한 경우Õ는 ýÕ 따¾니ö.

e 제1항Õ 따ÿ 장õÉ¯률÷ 결정되É으  ̧ ý ÷후 ü장¿을 Ú 있는 기
간(계þ의 효½÷ Çõ진 경우Õ는 ü험기간÷ 10년 ÷상인 계þ은 질병
의 진단×정ÿ부ñ 2년 ÷내ü Ýì, ü험기간÷ 10년 û만인 계þ은 질
병의 진단×정ÿ부ñ 1년 ÷내)Õ 장õ상Ü¬ 더 ÆÖ된 때Õ는 ý ÆÖ
된 장õ상Ü를 기준으ü 장õÉ¯률을 결정þ니ö.

f@별표2A>장õ분류표?Õ õ당되É Ï는 후ç장õ는 피ü험×의 ÊÆ, 
¸÷, 신분 또는 성별 등Õ 관계Ç÷ 신체의 장õ정÷Õ 따ÿ@별표2A
>장õ분류표?의 í분Õ 준Ýí É¯æ을 결정þ니ö. ö만,@별표2A
>장õ분류표?의  장õ분류별 최È É¯률 장õ정÷Õ ÷르É Ï는 
후ç장õÕ 대Ýí는 질병후ç장õ(80%û만)ü험®을 É¯ÝÉ Ï÷니ö.

g ü험Úø×와 Þì¬ 제1ø(ü험®의 É¯ìç)의 ü험® É¯ìçÕ 대
õ þ의ÝÉ 못할 때는 ü험Úø×와 Þì¬ ý께 제3×를 정Ýì ý 
제3×의 의견Õ 따를 Ú 있÷니ö. 제3×는 의료½ 제3ø(의료기관)Õ 
규정한 종þ병원 ÍÎ 전문의 중Õ 정Ý며, ü험® É¯ìç 판정Õ ü
는 의료비용은 Þì¬ 전æ 부öþ니ö.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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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 같은 질병으ü 두 ¬É ÷상의 후ç장õ¬ 생긴 경우Õ는 후ç장õ É¯
률을 더Ýí É¯þ니ö. ö만,@별표2A>장õ분류표?의  신체부위
별 판정기준Õ 별÷ü 정한 경우Õ는 ý 기준Õ 따¾니ö.

i ö른 질병으ü 인Ýí 후ç장õ¬ 2Þ ÷상 À생ÝÆ을 경우Õ는 ý 때
ùö ÷Õ õ당Ý는 후ç장õÉ¯률을 결정þ니ö. ýÿ  ̧ ý 후ç장õ
¬ ÷û 질병후ç장õ(80%û만)ü험®을 É¯¿은 동ÿ한 부위Õ ¬중
된 때Õ는 최종 장õ상ÜÕ õ당Ý는 질병후ç장õ(80%û만)ü험®ÕÝ 
÷û É¯¿은 질병후ç장õ(80%û만)ü험®을 ì¼Ýí É¯þ니ö. 
ö만,@별표2A>장õ분류표?의  신체부위별 판정기준ÕÝ 별÷ü 정
한 경우Õ는 ý 기준Õ 따¾니ö.

j ÷û ÷ 계þÕÝ 질병후ç장õ(80%û만)ü험® É¯ìçÕ õ당되É 
ÏÝ거 (̧ü장¼Þ ÷전의 원인Õ 의Ý거  ̧또는 ý ÷전Õ À생한 후ç
장õ를 ÿýþ니ö), 질병후ç장õ(80%û만)ü험®÷ É¯되É ÏÝ던 
피ü험×Õ게 ý 신체의 동ÿ 부위Õ 또öÞ 제6항Õ 규정Ý는 후ç장
õ상Ü¬ À생ÝÆ을 경우Õ는 Ê전까É의 후ç장õÕ 대한 질병후ç장
õ(80%û만)ü험®÷ É¯된 것으ü üì 최종 후ç장õ 상ÜÕ õ당되
는 질병후ç장õ(80%û만)ü험®ÕÝ ÷를 ì¼Ýí É¯þ니ö.

k Þì¬ É¯Ýíý 할 Ý¸의 질병으ü 인한 질병후ç장õ(80%û만)ü
험®은 ü험¬É®æ을 한÷ü þ니ö.

제3ø(ü험®을 É¯ÝÉ Ï는 ìç)
÷ û별þ관의 ü험®을 É¯ÝÉ Ï은 ìç는 ü통þ관 제5ø(ü험®을 É
¯ÝÉ Ï는 ìç) 제1항을 따¾니ö.

제4ø(û별þ관의 Í멸)
d 피ü험×¬ ü험기간 중Õ ìý한 경우Õ는 ÷ û별þ관은 Í멸되며,

<ü험료 및 õþ환¯® 산출방½Ý=ÕÝ 정Ý는 ¼Õ 따ÿ Þì¬ É
¾한 ìý당Þ ÷ û별þ관의 계þ×É¾æ 및 û경üü험료를 É¯þ니ö.

e 제1항의 계þ×É¾æ É¯ìç¬ À생한 경우 계þ×는 ü통þ관 제7ø
(ü험®의 청í) 제1항의 Ý류 중 계þ×É¾æ É¯ü 관련된 Ý류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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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출Ýì 계þ×É¾æ을 청íÝíý þ니ö. 계þ×É¾æ의 É¯절ì
는 ü통þ관 제8ø(ü험®의 É¯절ì)의 규정을 따르며, É¯기ÿ의 ö
음 날부ñ É¯ÿ까É의 기간Õ 대한 ÷×의 계산은 ü험계þ대출÷율을 
연단위 ý½ü 계산þ니ö.

제5ø(준용규정)
÷ û별þ관ÕÝ 정ÝÉ Ï은 ì항은 ü통þ관을 따¾니ö.

2-4. 질병수술비(355간편¬È)ü장 특별약관

 
제1ø(ü험®의 É¯ìç)
d Þì는 ü험증권Õ 기재된 피ü험×¬ ÷ û별þ관의 ü험기간 중Õ 질

병의 Þ료를 ÊÙÉ인 »É으ü Úà을 ¿은 경우Õ는 Úà 1Þ당 Å래
Õ 정한 ®æ을 질병Úà비ü ü험Úø×Õ게 É¯þ니ö.

í분
지¯®æ

계약일부터 1년 미만 계약일부터 1년 이상

질병Úà비 ÷ û별þ관 ü험¬É®æ의 
50%

÷ û별þ관 ü험¬É®æ의 
100%

e 제1항Õ÷ 불íÝì ÿ눈 관련 질환Ā으ü 인한 À÷ÈÚà의 경우 Úà¼
Þÿ부ñ 60ÿ ÷내 2Þ ÷상의 Úà은 1Þ의 Úàü 간üÝ며, ÷후 
동ÿ한 기준을 É용þ니ö.

제2ø(ü험® É¯Õ 관한 세부규정)
d 동ÿ한 질병으ü 두 종류 ÷상의 질병Úà을 ¿거  ̧같은 종류의 Úà을 

2Þ ÷상 ¿은 경우Õ는 Ý¸의 질병Úà비만 É¯þ니ö. 질병 Úà을 
¿ì 365ÿ÷ 경ü한 후 동ÿ한 질병으ü Èü운 Úà을 ¿은 경우Õ는 
ö른 질병으ü 간üÝì 제1ø(ü험®의 É¯ìç)Õ 따ÿ ü험®을 É
¯þ니ö.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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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 ü험Úø×와 Þì¬ 제1ø(ü험®의 É¯ìç)의 ü험® É¯ìçÕ 대
õ þ의ÝÉ 못할 때는 ü험Úø×와 Þì¬ ý께 제3×를 정Ýì ý 제
3×의 의견Õ 따를 Ú 있÷니ö. 제3×는 의료½ 제3ø(의료기관)Õ 규
정한 종þ병원 ÍÎ 전문의 중Õ 정Ý며, ü험® É¯ìç 판정Õ ü는 
의료비용은 Þì¬ 전æ 부öþ니ö.

제3ø(Úà의 정의와 장Í)
d ÷ û별þ관ÕÝ ÿÚàĀ÷ÿ ý은 병원 또는 의원의 의ì의 면허를 ¬진 

×(÷Ý ÿ의ìĀÿ þ니ö)Õ 의Ýí Þ료¬ 필ÖÝöì 인정된 경우üÝ 
의료기관ÕÝ 의ì의 관½ ÝÕ Þ료를 ÊÙÉ인 »É으ü 의료기í를 
ì용Ýí 생체(⽣Ü)Õ 절단(切斷, û정부위를 잘ÿ내는 것), 절제(切除, 
û정부위를 잘ÿ Çå는 것) 등의 øØ(操作)을 ¬Ý는 것을 말þ니ö.

e 제1항의 ÿÚàĀÕ는 ü건ýÉ부 산Ý 신의료기à평¬위원Þ(향후 제÷변
경ÞÕ는 동 위원Þ와 동ÿ한 기·을 ÚÞÝ는 기관)ü부ñ Í전성ü Þ
료효ü를 인정¿은 최신 Úà기½÷ ÿý½니ö.

@신의료기à평¬위원ÞA
의료½ 제54ø(신의료기à평¬위원Þ의 설Þ 등)Õ 의거 설Þ된 위원
ÞüÝ 신의료기àÕ 관한 최ì의 î의기í를 말þ니ö.   

f 제1항의 Úà은 ×Ý 등ÕÝ Þ료¬ 곤란Ýí 의료½ 제3ø(의료기관) 
제2항Õ 정한 î내의 병원, 의원 또는 î외의 의료관련½ÕÝ 정한 의료
기관ÕÝ Þ한 것Õ 한þ니ö.

g 제1항Õ÷ 불íÝì 눈 관련 질환의 경우 À÷È(Laser)Õ 의한 Úà을 
ÿýþ니ö. ö만, ö래끼 및 콩ö래끼ü 인한 Úà 및 선천성질병으ü 
인한 Úà의 경우는 제외þ니ö.

h 제1항의 ÚàÕÝ Å래  þ의 ì항은 제외þ니ö.
   1. ø인(吸引, üì기 등으ü 빨Åø÷는 것)
   2. 천×(穿刺, ¼늘 또는 관을 꽂Å 체æㆍøÊ을 뽑Å내거  ̧ þ¼을 ü

ÉÝ는 것)등의 øÞ
   3. 신경(神經) ì단(NERVE BLOC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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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û용성형 »É의 Úà
   5. 피È(避妊) »É의 Úà
   6. 검ì 및 진단을 위한 Úà(생검(生檢), ý½경검ì(ú腔鏡檢査) 등)
   7. 기Ð Úà의 정의Õ õ당ÝÉ Ï는 Þà

@기Ð Úà의 정의Õ õ당ÝÉ Ï는 Þà(예Þ)A
 - 절¼, ¼농 또는 ÷관ýÉà
 - ÝÉ정þ류 관련 ìü파/À÷È정þ폐쇄à
 - IPL(Intense Pulsed Light) : Å÷피엘 À÷È Þà
 - Ý간판 관련 경ú외 신경ì단à, ìü파 열Þ료à
 - Þ, ÞÚ, Þ은, Þ근, Þø골의 ÜÞ
 - 기Ð ÷와 çì한 Þà
※ 본 Þàø은 Úà의 정의Õ õ당ÝÉ Ï는 Þà의 예Þü, 예ÞÕ 

기재되õ 있É Ïö Ý더ÿ÷ Úà의 정의Õ õ당ÝÉ Ï는 경우 
ü상되É Ï÷니ö.

  

    
제4ø(ü험®을 É¯ÝÉ Ï는 ìç)
d Þì는 ü통þ관 제5ø(ü험®을 É¯ÝÉ Ï는 ìç) 제1항ÕÝ 정한 

ìçü ü험® É¯ìç¬ À생한 때Õ는 ü험®을 É¯ÝÉ Ï÷니ö.
e 제1항 ÷외Õ÷ Þì는 제8ì 한î표준질병ì인분류Õ 있õÝ ö음 중 

õ² 한 ¬É ìçÕ 의Ýí ü험® É¯ìç¬ À생한 때Õ는 ü험®을 
É¯ÝÉ Ï÷니ö.

   1. 정신 및 Þ동장å(F04 ~ F99)
   2. í성생ß기의 비ý증성 장åü 인한 ÷관성 ç산, 불È 및 인공Ú정

관련 þ병증(N96 ~ N98) ýÿ ,̧ ü장¼Þÿü부ñ 2년÷ É난 후Õ 
À생한 ÷관성 ç산, 불È 및 인공Ú정 관련 þ병증으ü 인한 경우Õ
는 ü험®을 É¯þ니ö.

@÷관성 ç산, 불È 및 인공Ú정A
 한î표준질병·ì인분류상의 N96~N98Õ õ당Ý는 질병을 말þ니ö.   



▶▶▶ 무배당 NH헤아림355건강보험2404(5~6종) 약관

- 188 -

   3. 피ü험×¬ È신, 출산(제왕절¼를 ÿýþ니ö), 산후기ü Úà한 경
우(O00 ~ O99)

   4. 선천기형, 변형 및 ýÉ체÷상(Q00 ~ Q99)
   5. 비만(E66)
   6. Öä®(N39.3, N39.4, R32)
   7. Þö 및 Ê장 또는 항문관련질환(K60~K62, K64)
   8. ÞÅ우ß증, ÞÅ 및 Þü질환 등의 Þü질환(K00 ~ K08)
f 제1항 및 제2항 ÷외Õ÷ Þì는 ö음 중 õ² 한 ¬É의 경우Õ 의Ýí 

ü험® É¯ìç¬ À생한 때Õ는 ü험®을 É¯ÝÉ Ï÷니ö.
   1. 건½검진(단, 검ì결ü ÷상 Í견Õ 따ÿ 건½검진센ñ 등ÕÝ À생한 

Úà은 ü상þ니ö), 예방Ù종, 인공ç산
   2. Ç양제, 비Ð민제, þ르몬 þí(ö만, î민건½ü험의 Ö양¯í 기준

Õ õ당Ý는 성øÛ증을 Þ료Ý기 위한 þ르몬 þí는 ü상þ니ö), 
ü신용 þþ, 친× ×인을 위한 진단, 불È검ì, 불ÈÚà, 불Èý원
à, üø생ßà(체내, 체외 인공Ú정을 ÿýþ니ö), 성장Î진ü 관련
된 Úà

   3. 단순한 피ü 또는 권Ü
   4. ü근깨, öº, 무º, ½º증, 딸기ß(üì비), Ø, º반(피ü험×의 ¬

É¸÷¬ ÜÅ인 경우 Öý상º반 등 선천성 비신생¼성º반(Q82.5)은 
ü상þ니ö), ìù귀, íü½, ùÖ현상으ü 인한 탈º 등 피부질환

   5. À기부전(impotence)ㆍ불¼증, 단순 ß골음(Ú면무þø증(G47.3)은 
ü상þ니ö), Þ료를 동반ÝÉ Ï는 단순ÿ경(phimosis),<î민건½ü
험 Ö양¯í의 기준Õ 관한 규ß=제9ø 제1항([별표2]비¯í대상)Õ 
의한 Æ무 또는 ÿ상생활Õ É장÷ Ç는 검열반 등 Íü질환

   6. Å래Õ 열거된 î민건½ü험 비¯í 대상으ü 신체의 필Ú 기·¼선 
»É÷ Å닌 외º¼선 »É의 Þ료를 위한 Úà

      ¬. 쌍꺼풀Úà(÷중검Úà. ö만, Í검ÝÚ, Í검내반 등을 Þ료Ý기 
위한 Þ½¼선 »É의 ÷중검Úà은 ü상þ니ö), ß성형Úà(융
비à), ç방×대(ö만, ç방Ø 환×의 ç방재건à은 ü상þ니ö)ㆍ
ÞÍà, É방øÉà, ü½살제거à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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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ìÞ교정, Í와½증(양쪽 눈을 ¼싸ì 있는 뼈와 뼈 ì÷의 거
½¬ 넓은 증상)의 교정 등 Þ계 Úàü써 Þ½¼선 »É÷ Å
닌 외º¼선 »É의 Úà

      ö. Í경, 콘Ýú렌É 등을 대체Ý기 위한 Þ½교정à(î민건½ü험 
Ö양¯í 대상 Úà방½ 또는 Þ료재료¬ ì용되É Ï은 부분은 
Þ½교정àü 봅니ö)

      ÿ. 외º¼선 »É의 ö½정þ류 Úà

제5ø(û별þ관의 Í멸)
d 피ü험×¬ ü험기간 중Õ ìý한 경우Õ는 ÷ û별þ관은 Í멸되며,

<ü험료 및 õþ환¯® 산출방½Ý=ÕÝ 정Ý는 ¼Õ 따ÿ Þì¬ É
¾한 ìý당Þ ÷ û별þ관의 계þ×É¾æ 및 û경üü험료를 É¯þ니ö.

e 제1항의 계þ×É¾æ É¯ìç¬ À생한 경우 계þ×는 ü통þ관 제7ø
(ü험®의 청í) 제1항의 Ý류 중 계þ×É¾æ É¯ü 관련된 Ý류를 
제출Ýì 계þ×É¾æ을 청íÝíý þ니ö. 계þ×É¾æ의 É¯절ì
는 ü통þ관 제8ø(ü험®의 É¯절ì)의 규정을 따르며, É¯기ÿ의 ö
음 날부ñ É¯ÿ까É의 기간Õ 대한 ÷×의 계산은 ü험계þ대출÷율을 
연단위 ý½ü 계산þ니ö.

제6ø(준용규정)
÷ û별þ관ÕÝ 정ÝÉ Ï은 ì항은 ü통þ관을 따¾니ö.

2-5. 질병수술비(1~5종)b(355간편¬È)ü장 특별약관

※ 질병Úà비(1~5종)b(355간편¬É)ü장 û별þ관은 5¼의 세부ü장[질
병Úà비(1종)(355간편¬É), 질병Úà비(2종)(355간편¬É), 질병Úà비
(3종)(355간편¬É), 질병Úà비(4종)(355간편¬É), 질병Úà비(5종)
(355간편¬É)]으ü í성되õ 있÷니ö.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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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ø(ü험®의 É¯ìç)
d Þì는 ü험증권Õ 기재된 피ü험×¬ ÷ û별þ관의 ü험기간 중Õ 질

병의 Þ료를 ÊÙÉ인 »É으ü@별표3A>1~5종 Úà분류표?ÕÝ 정
한 Úà을 ¿은 경우Õ는 Úà 종류Õ 따ÿ Å래Õ 정한 ®æ을 질병Ú
à비(1~5종)bü ü험Úø×Õ게 É¯þ니ö.

수술 종류
지¯®æ

계약일로부터 1년 미만 계약일로부터 1년 이상

질병Úà비
(1종)

질병Úà비(1종)ü장 
ü험¬É®æ의 50%

질병Úà비(1종)ü장 
ü험¬É®æ의 100%

질병Úà비
(2종)

질병Úà비(2종)ü장 
ü험¬É®æ의 50%

질병Úà비(2종)ü장 
ü험¬É®æ의 100%

질병Úà비
(3종)

질병Úà비(3종)ü장 
ü험¬É®æ의 50%

질병Úà비(3종)ü장 
ü험¬É®æ의 100%

질병Úà비
(4종)

질병Úà비(4종)ü장 
ü험¬É®æ의 50%

질병Úà비(4종)ü장 
ü험¬É®æ의 100%

질병Úà비
(5종)

질병Úà비(5종)ü장 
ü험¬É®æ의 50%

질병Úà비(5종)ü장 
ü험¬É®æ의 100%

e 제1항Õ÷ 불íÝì ÿ눈 관련 질환Ā으ü 인한 À÷ÈÚà의 경우 Úà¼
Þÿ부ñ 60ÿ ÷내 2Þ ÷상의 Úà은 1Þ의 Úàü 간üÝ며, ÷후 
동ÿ한 기준을 É용þ니ö.

제2ø(ü험® É¯Õ 관한 세부규정)
d Þì는 피ü험×¬ 동ÞÕ 두 종류 ÷상의 Úà을 ¿은 경우Õ는 ý Ú

à 중 ¬장 높은 É¯®æÕ õ당Ý는 한 종류의 ÚàÕ 대õÝ만 질병
Úà비(1~5종)b를 É¯þ니ö. 단, 동ÞÕ 두 종류 ÷상의 Úà을 ¿은 
경우ÿ Ý더ÿ÷ 동ÿ한 신체부위¬ Å닌 경우üÝ 의ÞÉ으ü Þ료»É
÷ ö른 ø¾É인 Úà을 ¿은 경우Õ는 의 질병Úà비(1~5종)b를 
É¯þ니ö.

e 제1항ÕÝ 동ÿ한 신체부위ÿ ý은  눈, 귀, ß, 씹õ »거  ̧말Ý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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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ü 관련된 신체부위, º½, », ÝÝ(등뼈), 체간골, 흉부장기∙ý부장
기∙비뇨생ß기, 팔, ö½, 손¬Ā, À¬Ā을 말Ý며, 눈, 귀, 팔, ö½는 
좌∙우  ö른 신체부위ü 봅니ö.

f ü험Úø×와 Þì¬ 제1ø(ü험®의 É¯ìç)의 ü험® É¯ìçÕ 대
õ þ의ÝÉ 못할 때는 ü험Úø×와 Þì¬ ý께 제3×를 정Ýì ý 
제3×의 의견Õ 따를 Ú 있÷니ö. 제3×는 의료½ 제3ø(의료기관)Õ 
규정한 종þ병원 ÍÎ 전문의 중Õ 정Ý며, ü험® É¯ìç 판정Õ ü
는 의료비용은 Þì¬ 전æ 부öþ니ö.

제3ø(Úà의 정의와 장Í)
d ÷ û별þ관ÕÝ ÿÚàĀ÷ÿ ý은 병원 또는 의원의 의ì의 면허를 ¬진 

×(÷Ý ÿ의ìĀÿ þ니ö)Õ 의Ýí Þ료¬ 필ÖÝöì 인정된 경우üÝ 
의료기관ÕÝ 의ì의 관½ ÝÕ Þ료를 ÊÙÉ인 »É으ü 의료기í를 
ì용Ýí 생체(⽣Ü)Õ 절단(切斷, û정부위를 잘ÿ내는 것), 절제(切除, 
û정부위를 잘ÿ Çå는 것) 등의 øØ(操作)을 ¬Ý는 것을 말þ니ö.

e 제1항의 ÿÚàĀÕ는 ü건ýÉ부 산Ý 신의료기à평¬위원Þ(향후 제÷변
경ÞÕ는 동 위원Þ와 동ÿ한 기·을 ÚÞÝ는 기관)ü부ñ Í전성ü Þ
료효ü를 인정¿은 최신 Úà기½÷ ÿý½니ö.

@신의료기à평¬위원ÞA
의료½ 제54ø(신의료기à평¬위원Þ의 설Þ 등)Õ 의거 설Þ된 위원
ÞüÝ 신의료기àÕ 관한 최ì의 î의기í를 말þ니ö.   

f 제1항의 Úà은 ×Ý 등ÕÝ Þ료¬ 곤란Ýí 의료½ 제3ø(의료기관) 
제2항Õ 정한 î내의 병원, 의원 또는 î외의 의료관련½ÕÝ 정한 의료
기관ÕÝ Þ한 것Õ 한þ니ö.

g 제1항Õ÷ 불íÝì 눈 관련 질환의 경우 À÷È(Laser)Õ 의한 Úà을 
ÿýþ니ö. ö만, ö래끼 및 콩ö래끼ü 인한 Úà 및 선천성질병으ü 
인한 Úà의 경우는 제외þ니ö.

h 제1항의 ÚàÕÝ Å래  þ의 ì항은 제외þ니ö.
   1. ø인(吸引, üì기 등으ü 빨Åø÷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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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천×(穿刺, ¼늘 또는 관을 꽂Å 체æㆍøÊ을 뽑Å내거  ̧ þ¼을 ü
ÉÝ는 것)등의 øÞ

   3. 신경(神經) ì단(NERVE BLOCK)
   4. û용성형 »É의 Úà
   5. 피È(避妊) »É의 Úà
   6. 검ì 및 진단을 위한 Úà(생검(生檢), ý½경검ì(ú腔鏡檢査) 등)
   7. 기Ð Úà의 정의Õ õ당ÝÉ Ï는 Þà

@기Ð Úà의 정의Õ õ당ÝÉ Ï는 Þà(예Þ)A
 - 절¼, ¼농 또는 ÷관ýÉà
 - ÝÉ정þ류 관련 ìü파/À÷È정þ폐쇄à
 - IPL(Intense Pulsed Light) : Å÷피엘 À÷È Þà
 - Ý간판 관련 경ú외 신경ì단à, ìü파 열Þ료à
 - Þ, ÞÚ, Þ은, Þ근, Þø골의 ÜÞ
 - 기Ð ÷와 çì한 Þà
※ 본 Þàø은 Úà의 정의Õ õ당ÝÉ Ï는 Þà의 예Þü, 예ÞÕ 

기재되õ 있É Ïö Ý더ÿ÷ Úà의 정의Õ õ당ÝÉ Ï는 경우 
ü상되É Ï÷니ö.

  

   
제4ø(ü험®을 É¯ÝÉ Ï는 ìç)
d Þì는 ü통þ관 제5ø(ü험®을 É¯ÝÉ Ï는 ìç) 제1항ÕÝ 정한 

ìçü ü험® É¯ìç¬ À생한 때Õ는 ü험®을 É¯ÝÉ Ï÷니ö.
e 제1항 ÷외Õ÷ Þì는 제8ì 한î표준질병ì인분류Õ 있õÝ ö음 중 

õ² 한 ¬É ìçÕ 의Ýí ü험® É¯ìç¬ À생한 때Õ는 ü험®을 
É¯ÝÉ Ï÷니ö.

   1. 정신 및 Þ동장å(F04 ~ F99)
   2. í성생ß기의 비ý증성 장åü 인한 ÷관성 ç산, 불È 및 인공Ú정

관련 þ병증(N96 ~ N98). ýÿ ,̧ ü장¼Þÿü부ñ 2년÷ É난 후
Õ À생한 ÷관성 ç산, 불È 및 인공Ú정 관련 þ병증으ü 인한 경
우Õ는 ü험®을 É¯þ니ö.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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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성 ç산, 불È 및 인공Ú정A
한î표준질병·ì인분류상의 N96~N98Õ õ당Ý는 질병을 말þ니ö.   

   3. 피ü험×¬ È신, 출산(제왕절¼를 ÿýþ니ö), 산후기ü Úà한 경
우(O00 ~ O99)

   4. 선천기형, 변형 및 ýÉ체÷상(Q00 ~ Q99)
   5. 비만(E66)
   6. Öä®(N39.3, N39.4, R32)
   7. Þö 및 Ê장 또는 항문관련질환(K60~K62, K64)
   8. ÞÅ우ß증, ÞÅ 및 Þü질환 등의 Þü질환(K00 ~ K08)
f 제1항 및 제2항 ÷외Õ÷ Þì는 ö음 중 õ² 한 ¬É의 경우Õ 의Ýí 

ü험® É¯ìç¬ À생한 때Õ는 ü험®을 É¯ÝÉ Ï÷니ö.
   1. 건½검진(단, 검ì결ü ÷상 Í견Õ 따ÿ 건½검진센ñ 등ÕÝ À생한 

Úà은 ü상þ니ö), 예방Ù종, 인공ç산
   2. Ç양제, 비Ð민제, þ르몬 þí(ö만, î민건½ü험의 Ö양¯í 기준

Õ õ당Ý는 성øÛ증을 Þ료Ý기 위한 þ르몬 þí는 ü상þ니ö), 
ü신용 þþ, 친× ×인을 위한 진단, 불È검ì, 불ÈÚà, 불Èý원
à, üø생ßà(체내, 체외 인공Ú정을 ÿýþ니ö), 성장Î진ü 관련된 
Úà

   3. 단순한 피ü 또는 권Ü
   4. ü근깨, öº, 무º, ½º증, 딸기ß(üì비), Ø, º반(피ü험×의 ¬

É¸÷¬ ÜÅ인 경우 Öý상º반 등 선천성 비신생¼성º반(Q82.5)은 
ü상þ니ö), ìù귀, íü½, ùÖ현상으ü 인한 탈º 등 피부질환

   5. À기부전(impotence)ㆍ불¼증, 단순 ß골음(Ú면무þø증(G47.3)은 
ü상þ니ö), Þ료를 동반ÝÉ Ï는 단순ÿ경(phimosis),<î민건½ü
험 Ö양¯í의 기준Õ 관한 규ß=제9ø 제1항([별표2]비¯í대상)Õ 
의한 Æ무 또는 ÿ상생활Õ É장÷ Ç는 검열반 등 Íü질환

   6. Å래Õ 열거된 î민건½ü험 비¯í 대상으ü 신체의 필Ú 기·¼선 
»É÷ Å닌 외º¼선 »É의 Þ료를 위한 Úà

      ¬. 쌍꺼풀Úà(÷중검Úà. ö만, Í검ÝÚ, Í검내반 등을 Þ료Ý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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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한 Þ½¼선 »É의 ÷중검Úà은 ü상þ니ö), ß성형Úà(융
비à), ç방×대(ö만, ç방Ø 환×의 ç방재건à은 ü상þ니ö)ㆍ
ÞÍà, É방øÉà, ü½살제거à 등

      .̧ ìÞ교정, Í와½증(양쪽 눈을 ¼싸ì 있는 뼈와 뼈 ì÷의 거
½¬ 넓은 증상)의 교정 등 Þ계 Úàü써 Þ½¼선 »É÷ Å
닌 외º¼선 »É의 Úà

      ö. Í경, 콘Ýú렌É 등을 대체Ý기 위한 Þ½교정à(î민건½ü험 
Ö양¯í 대상 Úà방½ 또는 Þ료재료¬ ì용되É Ï은 부분은 
Þ½교정àü 봅니ö)

      ÿ. 외º¼선 »É의 ö½정þ류 Úà

제5ø(û별þ관의 Í멸)
d 피ü험×¬ ü험기간 중Õ ìý한 경우Õ는 ÷ û별þ관은 Í멸되며,

<ü험료 및 õþ환¯® 산출방½Ý=ÕÝ 정Ý는 ¼Õ 따ÿ Þì¬ É
¾한 ìý당Þ ÷ û별þ관의 계þ×É¾æ 및 û경üü험료를 É¯þ니ö.

e 제1항의 계þ×É¾æ É¯ìç¬ À생한 경우 계þ×는 ü통þ관 제7ø
(ü험®의 청í) 제1항의 Ý류 중 계þ×É¾æ É¯ü 관련된 Ý류를 
제출Ýì 계þ×É¾æ을 청íÝíý þ니ö. 계þ×É¾æ의 É¯절ì
는 ü통þ관 제8ø(ü험®의 É¯절ì)의 규정을 따르며, É¯기ÿ의 ö
음 날부ñ É¯ÿ까É의 기간Õ 대한 ÷×의 계산은 ü험계þ대출÷율을 
연단위 ý½ü 계산þ니ö.

제6ø(준용규정)
÷ û별þ관ÕÝ 정ÝÉ Ï은 ì항은 ü통þ관을 따¾니ö.

2-6. 144대질병수술비(355간편¬È)ü장 특별약관

※ 144대질병Úà비ü장 û별þ관은 5¼의 세부ü장[144대질병Úà비(27대
질병)(355간편¬É), 144대질병Úà비(11대질병)(355간편¬É), 144대질
병Úà비(59대생활질환)(355간편¬É), 144대질병Úà비(43대생활질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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í  분
지¯®æ

계약일부터
1년 미만

계약일부터 
1년 이상

144대
질병

1.
27대
질병

결ö, û혈증, 크ü÷î펠ú-ýð병, 간질환, 
øü증, 중Ý신경계통의 ý증성 질환(Úú
ý),중Ý신경계통의 ý증성 질환(뇌 및 ÝÚ
의 ý증성질환), 파킨슨병, 중Ý신경계통의 
탈ÚÍ질환, 뇌전증, 뇌성ù비, ×율신경계통
의 장å, Ú두증, ú내장, î장질환, 뇌혈관
질환, 동þ경Ö증, 대동þ류, 기Ð 동þ류 ½
½, 버거í병, 폐렴, 만성Ý부þø기질환, 폐
질환, 위·ï÷É장궤양, ¯성 췌장ý, 췌장질
환, 신부전

144대
질병Úà비
(27대질병)

ü장
ü험¬É

®æ의 50%

144대
질병Úà비
(27대질병)

ü장
ü험¬É

®æ의 100%

2.
11대
질병

당뇨병, 뇌ÝÚ체질환, 황반변성, ì혈Ù, 동
þ 및 세동þ의 질환, ß÷정þ류, 외부Ö인
Õ 의한 폐질환, 폐부종, û정þø기질환, 위
공장궤양, 충Ú질환

144대
질병Úà비
(11대질병)

ü장
ü험¬É

®æ의 50%

144대
질병Úà비
(11대질병)

ü장
ü험¬É

®æ의 100%

3.
59대
생활
질환

용혈-Öø증후군(햄버거병), 비장질환, 부½
상선질환, 대ì장å, Ú면무þø증, 중증근무
½증, ù비, 결ú장å, 공ú·ú·홍Ì·íº체
의 장å, ç½체의 장å, Íí의 장å, Þ신
경 및 Þ경ü의 장å, Í근·양Í운동·ø절 
및 Ā절의 장å, Þ장å 및 ä명, 눈 및 눈

144대
질병Úà비
(59대생활
질환)ü장
ü험¬É

®æ의 50%

144대
질병Úà비
(59대생활
질환)ü장
ü험¬É

®æ의 100%

(355간편¬É), 144대질병Úà비(ö빈÷4대질병)(355간편¬É)]으ü í
성되õ 있÷니ö.

제1ø(ü험®의 É¯ìç)
Þì는 ü험증권Õ 기재된 피ü험×¬ ÷ û별þ관의 ü험기간 중Õ 144대
질병의 Þ료를 ÊÙÉ인 »É으ü 제4ø(Úà의 정의와 장Í)ÕÝ 정한 Ú
à을 ¿은 경우Õ는 Úà 1Þ당 Å래ÕÝ 정한 ®æ을 144대질병Úà비ü 
ü험Úø×Õ게 É¯þ니ö. ö만,<눈 관련 질환=으ü 인한 À÷ÈÚà의 
경우 Úà¼Þÿ부ñ 60ÿ ÷내 2Þ ÷상의 Úà은 1Þ의 Úàü 간üÝ며, 
÷후 동ÿ한 기준을 É용þ니ö.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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í  분
지¯®æ

계약일부터
1년 미만

계약일부터 
1년 이상

부Î기의 기Ð 장å, 외÷의 질환, 중÷ý, 
중÷ 및 ç돌의 û정질환, 내÷의 질환, 귀의 
기Ð장å, 정þý 및 혈전정þý, 기Ð정þ의 
É전증 및 혈전증, 음½ 정þ류, ½프절ý, 
인플루엔×, 기Ð ¯성 Ý기÷¼ý, 인후부위
의 û정질환, 성대결절, 성인þø곤란증후군, 
þø계통의 기Ð 질환, î샘질환, ß÷질환, 
위·ï÷É장 질환, û정ÍÖ기질환, û정 부
위의 탈장, 비¼ý성장ý 및 결장ý, û정 장
질환, ü민대장증후군, 장의 û정기Ð질환, 
ýú의 질환, 장øÚ장å, 통풍, û정 전신결
þøÊ장å, 전신홍반루푸스, 피부öÀ근ý, 
전신경Ö증, 근è장å, À¼÷근ú성 íç종
증, 골ö공증, 골Úý, 골괴ì증, 뼈의 파젯
병, 뼈의 기Ð장å, 연골병증, ìí체질환, 신
세뇨관-간질질환, 신장 및 Ö관의 기Ð 장å, 
비뇨계통의 기Ð질환, û정 Ö÷질환

4.
43대 
생활
질환

대상ÿ진, ½상선질환, ö½성난Í증후군, Í
면신경장å, 단ÿ신경병증, 손»ñ널증후군, 
þ¾종 및 콩ö래끼, 눈꺼풀의 기Ð ý증, 눈
꺼풀의 기Ð 장å, Í와장å, þĀú 및 ýú
의 장å, ÝÉ정þ류, ¯성상기÷¼ý, 후
û정질환, Þ농증, 편÷ý, ìÐí니 탈장, 
Þ열 및 Þ루,  öÞ증, ö½ö÷질환, û정 
누É 외상성질환, ÝÝ변형, ÝÝ병증, Ý간
판장å(디스크질환), 기Ð 등병증, 윤활ú 및 
힘줄장å, õ깨병변, 신장 및 Ö관의 결Þ, 
방광의 결Þ, Ö÷결Þ증, ç방의 장å, üî
샘의 양성 신생¼, ÍÖ계통의 양성 신생¼, 
중÷·þø계통 및 흉ý의 양성 신생¼, 골 및 
관절연골의 양성 신생¼, øÊ의 양성 신생
¼, ç방의 양성 신생¼, 생ß기의 양성 신생
¼, 비뇨기관의 양성 신생¼, 눈 및 부Î기관
의 양성신생¼, Úú의 양성 신생¼, 뇌 및 
중Ý신경계통의 양성 신생¼, ½상선  및 내
분비선의 양성 신생¼

144대
질병Úà비

(43대
생활질환)

ü장
ü험¬É

®æ의 50%

144대
질병Úà비

(43대
생활질환)

ü장
ü험¬É

®æ의 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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í  분
지¯®æ

계약일부터
1년 미만

계약일부터 
1년 이상

5.
ö빈÷ 
4대
질병

관절ý, ½내장, 생ß기질환, Þö

144대
질병Úà비
(ö빈÷4대
질병)ü장
ü험¬É

®æ의 50%

144대
질병Úà비
(ö빈÷4대
질병)ü장
ü험¬É

®æ의 100%

제2ø(ü험® É¯Õ 관한 세부규정)
ü험Úø×와 Þì¬ 제1ø(ü험®의 É¯ìç)의 ü험® É¯ìçÕ 대õ 
þ의ÝÉ 못할 때는 ü험Úø×와 Þì¬ ý께 제3×를 정Ýì ý 제3×의 
의견Õ 따를 Ú 있÷니ö. 제3×는 의료½ 제3ø(의료기관)Õ 규정한 종þ
병원 ÍÎ 전문의 중Õ 정Ý며, ü험® É¯ìç 판정Õ ü는 의료비용은 
Þì¬ 전æ 부öþ니ö.

제3ø(144대질병의 정의 및 진단×정)
d ÷ û별þ관Õ 있õ ÿ144대질병Ā÷ÿ ý은 ÿ27대질병Ā, ÿ11대질병Ā, ÿ

59대생활질환Ā, ÿ43대생활질환Ā 및 ÿö빈÷4대질병Ā을 총칭þ니ö.
e 제1항의 ÿ27대질병Ā÷ÿ ý은 제8ì 한î표준질병･ì인분류Õ 있õÝ 

27대질병으ü 분류되는 질병(@별표9-1A>27대질병 분류표?참ø)을 
말þ니ö. 

f 제1항의 ÿ11대질병Ā÷ÿ ý은 제8ì 한î표준질병･ì인분류Õ 있õÝ 
11대질병으ü 분류되는 질병(@별표9-2A>11대질병 분류표?참ø)을 
말þ니ö. 

g 제1항의 ÿ59대생활질환Ā÷ÿ ý은 제8ì 한î표준질병･ì인분류Õ 있õÝ 
59대생활질환으ü 분류되는 질병(@별표9-3A>59대생활질환 분류표?
참ø)을 말þ니ö. 

h 제1항의 ÿ43대생활질환Ā÷ÿ ý은 제8ì 한î표준질병･ì인분류Õ 있õÝ 
43대생활질환으ü 분류되는 질병(@별표9-4A>43대생활질환 분류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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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ø)을 말þ니ö. 
i 제1항의 ÿö빈÷4대질병Ā÷ÿ ý은 제8ì 한î표준질병･ì인분류Õ 있

õÝ ö빈÷4대질병으ü 분류되는 질병(@별표9-5A>ö빈÷4대질병 분
류표?참ø)을 말þ니ö. 

j ÿ144대질병Ā의 진단×정은 의료½ 제3øÕÝ 정한 î내의 병원 또는 ÷
와 동등Ýöì Þì¬ 인정Ý는 î외의 의료기관의 의ì(Þü의ì 제외) 
면허를 ¬진 ×Õ 의한 진단ÝÕ 의þ니ö. 단, 뇌혈관질환의 진단은 병
½․신경ÞÉ 검진ü ý께 뇌전산Ö단층촬Ç(brain CT scan), ×기공명Ç
상(MRI), 뇌혈관øÇà, 양전×방출단층à(PET), 단ÿ광×방출 전산Ö 
단층à(SPECT), 뇌ÝÚæ검ì 등을 기Íü Ýì, î장질환 중 허혈성î
장질환의 진단은 병½ü ý께 î전÷, î장Í음파, 관상동þ(î장동þ)촬
Çà, 혈æ중 î장 효Í검ì 등을 기Íü Ýíý þ니ö.

제4ø(Úà의 정의와 장Í)
d ÷ û별þ관ÕÝ<Úà=÷ÿ ý은 병원 또는 의원의 의ì의 면허를 ¬

진 ×(÷Ý<의ì=ÿ þ니ö)Õ 의Ýí Þ료¬ 필ÖÝöì 인정된 경우
üÝ 의료기관ÕÝ 의ì의 관½ ÝÕ Þ료를 ÊÙÉ인 »É으ü 의료기
í를 ì용Ýí 생체(⽣Ü)Õ 절단(切斷, û정부위를 잘ÿ내는 것), 절제
(切除, û정부위를 잘ÿ Çå는 것) 등의 øØ(操作)을 ¬Ý는 것을 말þ
니ö.

e 제1항의 ÿÚàĀÕ는 ü건ýÉ부 산Ý 신의료기à평¬위원Þ(향후 제÷변
경ÞÕ는 동 위원Þ와 동ÿ한 기·을 ÚÞÝ는 기관)ü부ñ Í전성ü Þ
료효ü를 인정¿은 최신 Úà기½÷ ÿý½니ö.

@신의료기à평¬위원ÞA
의료½ 제54ø(신의료기à평¬위원Þ의 설Þ 등)Õ 의거 설Þ된 위원
ÞüÝ 신의료기àÕ 관한 최ì의 î의기í를 말þ니ö.   

f 제1항의 Úà은 ×Ý 등ÕÝ Þ료¬ 곤란Ýí 의료½ 제3ø(의료기관) 
제2항Õ 정한 î내의 병원, 의원 또는 î외의 의료관련½ÕÝ 정한 의료
기관ÕÝ Þ한 것Õ 한þ니ö.



무배당 NH헤아림355건강보험2404(5~6종) 특별약관  ◀◀◀

- 199 -

g 제1항 및 제2항Õ÷ 불íÝì 제3ø(144대질병의 정의 및 진단×정)Õ
Ý 눈 관련 질환의 경우 À÷È(Laser)Õ 의한 Úà을 ÿýþ니ö. ö만, 
ö래끼 및 콩ö래끼ü 인한 Úà 및 선천성질병으ü 인한 Úà의 경우는 
제외þ니ö.

h 제1항의 ÚàÕÝ Å래  þ의 ì항은 제외þ니ö.
   1. ø인(吸引, üì기 등으ü 빨Åø÷는 것)
   2. 천×(穿刺, ¼늘 또는 관을 꽂Å 체æㆍøÊ을 뽑Å내거  ̧ þ¼을 ü

ÉÝ는 것)등의 øÞ
   3. 신경(神經) ì단(NERVE BLOCK)
   4. û용성형 »É의 Úà
   5. 피È(避妊) »É의 Úà
   6. 검ì 및 진단을 위한 Úà(생검(生檢), ý½경검ì(ú腔鏡檢査) 등)
   7. 기Ð Úà의 정의Õ õ당ÝÉ Ï는 Þà

@기Ð Úà의 정의Õ õ당ÝÉ Ï는 Þà(예Þ)A
 - 절¼, ¼농 또는 ÷관ýÉà
 - ÝÉ정þ류 관련 ìü파/À÷È정þ폐쇄à
 - IPL(Intense Pulsed Light) : Å÷피엘 À÷È Þà
 - Ý간판 관련 경ú외 신경ì단à, ìü파 열Þ료à
 - Þ, ÞÚ, Þ은, Þ근, Þø골의 ÜÞ
 - 기Ð ÷와 çì한 Þà
※ 본 Þàø은 Úà의 정의Õ õ당ÝÉ Ï는 Þà의 예Þü, 예ÞÕ 

기재되õ 있É Ïö Ý더ÿ÷ Úà의 정의Õ õ당ÝÉ Ï는 경우 
ü상되É Ï÷니ö.

  

제5ø(ü험®을 É¯ÝÉ Ï는 ìç)
÷ û별þ관의 ü험®을 É¯ÝÉ Ï은 ìç는 ü통þ관 제5ø(ü험®을 É
¯ÝÉ Ï는 ìç) 제1항을 따¾니ö.

제6ø(û별þ관의 Í멸)
d 피ü험×¬ ü험기간 중Õ ìý한 경우Õ는 ÷ û별þ관은 Í멸되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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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ü험료 및 õþ환¯® 산출방½Ý=ÕÝ 정Ý는 ¼Õ 따ÿ Þì¬ É
¾한 ìý당Þ ÷ û별þ관의 계þ×É¾æ 및 û경üü험료를 É¯þ니ö.

e 제1항의 계þ×É¾æ É¯ìç¬ À생한 경우 계þ×는 ü통þ관 제7ø
(ü험®의 청í) 제1항의 Ý류 중 계þ×É¾æ É¯ü 관련된 Ý류를 
제출Ýì 계þ×É¾æ을 청íÝíý þ니ö. 계þ×É¾æ의 É¯절ì
는 ü통þ관 제8ø(ü험®의 É¯절ì)의 규정을 따르며, É¯기ÿ의 ö
음 날부ñ É¯ÿ까É의 기간Õ 대한 ÷×의 계산은 ü험계þ대출÷율을 
연단위 ý½ü 계산þ니ö.

제7ø(준용규정)
÷ û별þ관ÕÝ 정ÝÉ Ï은 ì항은 ü통þ관을 따¾니ö.

2-7. 질병È원일당(1일÷상180일한÷)(355간편¬È)ü장 특별약관

제1ø(ü험®의 É¯ìç)
Þì는 ü험증권Õ 기재된 피ü험×¬ ÷ û별þ관의 ü험기간 중Õ 질병으
ü 인Ýí 병원 또는 의원(한방병원 또는 한의원을 ÿýþ니ö. ÷Ý 같÷
니ö)Õ É원Ýí Þ료를 ¿은 경우Õ는 É원 1ÿ당 ÷ û별þ관의 ü험¬
É®æ을 질병É원ÿ당(1ÿ÷상180ÿ한÷)으ü ü험Úø×Õ게 É¯þ니ö. 

제2ø(ü험® É¯Õ 관한 세부규정)
d 질병É원ÿ당(1ÿ÷상180ÿ한÷)의 É¯ÿÚ는 1Þ É원 당 180ÿ을 최

ì 한÷ü þ니ö.
e 피ü험×¬ 동ÿ한 질병의 Þ료를 ÊÙ »É으ü 2Þ ÷상 É원한 경우 

÷를 계Î É원으ü üÅ  É원ÿÚ를 더Ýí 제1항을 É용þ니ö.
f 제2항Õ÷ 불íÝì, 동ÿ한 질병Õ 대한 É원÷ÿ÷ 질병É원ÿ당(1ÿ

÷상180ÿ한÷)÷ É¯된 최종É원의 퇴원ÿ부ñ 180ÿ÷ 경üÝí ¼
Þ한 É원은 Èü운 É원으ü 봅니ö. ö만, ö음ü 같÷ 질병É원ÿ당
(1ÿ÷상180ÿ한÷)÷ É¯된 최종É원ÿ부ñ 180ÿ÷ 경üÝ÷ý 퇴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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Ç÷ 계Î É원중인 경우Õ는 질병É원ÿ당(1ÿ÷상180ÿ한÷)÷ É¯된 
최종É원ÿ의 ý ö음날을 퇴원ÿü 봅니ö.

 최ÍÉ원ÿ É원¯í®÷ 
É¯된 최종É원ÿ

1ÿ째부ñ
ü장재¼

 퇴원Ç÷ 계ÎÉ원 ∙∙∙
ü장

(180ÿ)
ü장제외
(180ÿ)

ü장
(180ÿ) ∙∙∙

g ÷ û별þ관ÕÝ ÿ계ÎÉ원Ā÷ÿ ý은 É원Þ료의 »É÷ 되É던 동ÿ한 
질병으ü 계ÎÝí É원Ý는 것을 말Ý며, 병원 또는 의원을 ÷전Ýí 
É원한 경우Õ÷ 동ÿ한 질병의 Þ료를 »É으ü É원한 경우Õ는 계Î
Ýí É원한 것으ü üÅ  É원ÿÚ를 더þ니ö.

h 피ü험×¬ 질병Õ 대한 ü장¼Þÿ ÷후 É원Ýí Þ료를 ¿던 중 ÷ 
û별þ관의 ü험기간÷ 끝¼을 때Õ÷ 계ÎÉ인 É원기간Õ 대Ýí는 제
1항의 규정Õ 따ÿ 질병É원ÿ당(1ÿ÷상180ÿ한÷)을 계Î ü장þ니ö.

i 피ü험×¬ 정당한 ÷ç Ç÷ É원기간 중 의ì의 ÉÞ를 따르É Ï은 
때Õ는 Þì는 질병É원ÿ당(1ÿ÷상180ÿ한÷)의 전부 또는 ÿ부를 É
¯ÝÉ Ï÷니ö.

j ü험Úø×와 Þì¬ 제1ø(ü험®의 É¯ìç)의 ü험® É¯ìçÕ 대
õ þ의ÝÉ 못할 때는 ü험Úø×와 Þì¬ ý께 제3×를 정Ýì ý 
제3×의 의견Õ 따를 Ú 있÷니ö. 제3×는 의료½ 제3ø(의료기관)Õ 
규정한 종þ병원 ÍÎ 전문의 중Õ 정Ý며, ü험® É¯ìç 판정Õ ü
는 의료비용은 Þì¬ 전æ 부öþ니ö.

제3ø(É원의 정의와 장Í)
d ÷ û별þ관ÕÝ<É원=÷ÿ ý은 병원 또는 의원의 의ì의 면허를 ¬

진 ×(÷Ý<의ì=ÿ þ니ö)Õ 의Ýí 질병의 Þ료¬ 필ÖÝöì 인정
한 경우üÝ ×Ý 등ÕÝ의 Þ료¬ 곤란Ýí 의료½ 제3ø(의료기관) 제
2항Õ 정한 î내의 병원, 의원 또는 î외의 의료관련½ÕÝ 정한 의료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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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Õ ÉäÝí 의ì의 관½ ÝÕ Þ료Õ 전념Ý는 것을 말þ니ö.
e ÷ û별þ관ÕÝ<질병의 Þ료를 ÊÙÉ인 »É으ü 한 É원=÷란 의ì

Õ 의õ 질병으ü 진단÷ 된 질병의 Þ료를 »É으ü 한 É원을 말Ý며, 
질병의 Þ료 중Õ À병된 þ병증 또는 Èü÷ À견된 질병의 Þ료¬ 병
Þ되는 때Õ는 의ì의 Í견Õ 따ÿ 질병을 É원Þ료의 ü된 »É으ü Ý
는 경우Õ만 질병의 Þ료를 »É으ü 한 É원으ü 봅니ö. ö만, 질병명 
û상Õ 의한 É원으üÝ É원 후 최Íü 질병으ü 진단된 경우Õ는 ÷는 
질병의 Þ료를 »É으ü 한 동ÿ한 É원으ü 봅니ö.

제4ø(ü험®을 É¯ÝÉ Ï는 ìç)
d Þì는 ü통þ관 제5ø(ü험®을 É¯ÝÉ Ï는 ìç) 제1항ÕÝ 정한 

ìçü ü험® É¯ìç¬ À생한 때Õ는 ü험®을 É¯ÝÉ Ï÷니ö.
e 제1항 ÷외Õ÷ Þì는 ö음 중 õ² 한 ¬É ìçÕ 의Ýí ü험® É

¯ìç¬ À생한 때Õ는 ü험®을 É¯ÝÉ Ï÷니ö.
   1. 피ü험×의 Þý를 제외한 정신É 기·장õ, 선천성 뇌질환 및 î신

상ä
   2. 성병
   3. 알콜중ø, ÷관성 þ품 또는 환제의 ý용 및 ì용
   4. 질병을 원인으ü ÝÉ Ï는 신체검ì, 예방Ù종, 인공ç산, 불ÈÞà, 

제왕절¼Úà
   5. 피ü, 권Ü, î신허þ 등을 Þ료Ý기 위한 Í정Þ료
   6. 위생관½, ûº를 위한 성형Úà
   7. 정상분만, Þü질환

제5ø(û별þ관의 Í멸)
d 피ü험×¬ ü험기간 중Õ ìý한 경우Õ는 ÷ û별þ관은 Í멸되며,

<ü험료 및 õþ환¯® 산출방½Ý=ÕÝ 정Ý는 ¼Õ 따ÿ Þì¬ É
¾한 ìý당Þ ÷ û별þ관의 계þ×É¾æ 및 û경üü험료를 É¯þ니ö.

e 제1항의 계þ×É¾æ É¯ìç¬ À생한 경우 계þ×는 ü통þ관 제7ø
(ü험®의 청í) 제1항의 Ý류 중 계þ×É¾æ É¯ü 관련된 Ý류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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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출Ýì 계þ×É¾æ을 청íÝíý þ니ö. 계þ×É¾æ의 É¯절ì
는 ü통þ관 제8ø(ü험®의 É¯절ì)의 규정을 따르며, É¯기ÿ의 ö
음 날부ñ É¯ÿ까É의 기간Õ 대한 ÷×의 계산은 ü험계þ대출÷율을 
연단위 ý½ü 계산þ니ö.

제6ø(준용규정)
÷ û별þ관ÕÝ 정ÝÉ Ï은 ì항은 ü통þ관을 따¾니ö.

2-8. 질병중환×실È원일당(1일÷상180일한÷)(355간편¬È)ü장 특별약관

제1ø(ü험®의 É¯ìç)
d Þì는 ü험증권Õ 기재된 피ü험×¬ ÷ û별þ관의 ü험기간 중Õ 질

병의 Þ료를 ÊÙÉ인 »É으ü 중환×äÕ É원Ýí Þ료를 ¿은 경우
Õ는 É원 첫날부ñ É원 1ÿ당 ÷ û별þ관의 ü험¬É®æ을 질병중
환×äÉ원ÿ당(1ÿ÷상180ÿ한÷)으ü ü험Úø×Õ게 É¯þ니ö. ö
만, 질병중환×äÉ원ÿ당(1ÿ÷상180ÿ한÷)의 É¯ÿÚ는 1Þ É원당 
180ÿ을 한÷ü þ니ö.

e 제1항의 중환×ä÷ÿ ý은 의료½ ÞÞ규ß 별표4(@별표4A>의료기관
의 Þ설규?참ø)ÕÝ 정한 중환×ä을 말þ니ö.

제2ø(ü험® É¯Õ 관한 세부규정) 
d 동ÿ한 질병의 Þ료를 ÊÙÉ인 »É으ü ü험기간 중Õ 2Þ ÷상 É원

한 경우 ÷를 1Þ É원으ü üÅ  É원ÿÚ를 더þ니ö. ýÿ  ̧ 동ÿ
한 질병Õ 대한 É원÷ÿ÷ 질병중환×äÉ원ÿ당(1ÿ÷상180ÿ한÷)÷ 
É¯된 최종É원의 퇴원ÿü부ñ 180ÿ÷ 경üÝí ¼Þ한 É원은 Èü
운 É원으ü 봅니ö.

   ö만, ö음ü 같÷ 질병중환×äÉ원ÿ당(1ÿ÷상180ÿ한÷)÷ É¯된 
최종É원ÿ부ñ 180ÿ÷ 경üÝ÷ý 퇴원Ç÷ 계Î É원중인 경우Õ는 
질병중환×äÉ원ÿ당(1ÿ÷상180ÿ한÷)÷ É¯된 최종É원ÿ의 ý ö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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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날을 퇴원ÿü 봅니ö.
@질병중환×äÉ원ÿ당(1ÿ÷상180ÿ한÷)[예Þ]A

 최ÍÉ원ÿ É원ÿ당÷ É¯된
최종É원ÿ   ü장재¼

 퇴원Ç÷ 계ÎÉ원
ü장

(180ÿ)
ü장제외
(180ÿ)

ü장
(180ÿ)

e ÷ û별þ관ÕÝ<계ÎÉ원=÷ÿ ý은 É원Þ료의 »É÷ 되É던 동ÿ
한 질병으ü 계ÎÝí É원Ý는 것을 말Ý며, 병원 또는 의원을 ÷전Ý
í É원한 경우Õ÷ 동ÿ한 질병의 Þ료를 ÊÙÉ인 »É으ü É원한 경
우Õ는 계ÎÝí É원한 것으ü üÅ  É원ÿÚ를 더þ니ö.

f 피ü험×¬ ü장¼Þÿ ÷후 É원Ýí Þ료를 ¿던 중 ü험기간÷ 만료
되É을 때Õ÷ 퇴원Ý기 전까É의 계Î 중인 É원기간Õ 대Ýí는 제1
ø(ü험®의 É¯ìç)Õ 따ÿ 질병중환×äÉ원ÿ당(1ÿ÷상180ÿ한÷)
을 계Î É¯þ니ö.

g 피ü험×¬ 정당한 ÷ç Ç÷ É원기간 중 의ì의 ÉÞ를 따르É Ï은 
경우Õ는 Þì는 질병중환×äÉ원ÿ당(1ÿ÷상180ÿ한÷)의 전부 또는 
ÿ부를 É¯ÝÉ Ï÷니ö.

h ü험Úø×와 Þì¬ 제1ø(ü험®의 É¯ìç)의 ü험® É¯ìçÕ 대
õ þ의ÝÉ 못할 때는 ü험Úø×와 Þì¬ ý께 제3×를 정Ýì ý 
제3×의 의견Õ 따를 Ú 있÷니ö. 제3×는 의료½ 제3ø(의료기관)Õ 
규정한 종þ병원 ÍÎ 전문의 중Õ 정Ý며, ü험® É¯ìç 판정Õ ü
는 의료비용은 Þì¬ 전æ 부öþ니ö.

제3ø(É원의 정의와 장Í) 
d ÷ û별þ관ÕÝ<É원=÷ÿ ý은 병원 또는 의원 등의 의ì, Þü의ì 

또는 한의ì의 면허를 ¬진 ×(÷Ý<의ì=ÿ þ니ö)Õ 의Ýí 질병의 
Þ료¬ 필ÖÝöì 인정한 경우üÝ, ×Ý 등ÕÝ의 Þ료¬ 곤란Ýí 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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료½ 제3ø(의료기관) 제2항Õ 정한 î내의 병원, 의원 또는 î외의 의
료관련½ÕÝ 정한 의료기관Õ ÉäÝí 의ì의 관½ÝÕ Þ료Õ 전념Ý
는 것을 말þ니ö.

e ÷ û별þ관ÕÝ 8질병의 Þ료를 ÊÙÉ인 »É으ü 한 É원9÷란 의ìÕ 
의õ 질병으ü 진단÷ 된 질병의 Þ료를 »É으ü 한 É원을 말Ý며, 질
병의 Þ료중Õ À병된 þ병증 또는 Èü÷ À견된 질병의 Þ료¬ 병Þ되
는 때Õ는 의ì의 Í견Õ 따ÿ 질병을 É원Þ료의 ü된 »É으ü Ý는 
경우Õ만 질병의 Þ료를 »É으ü 한 É원으ü 봅니ö. ö만, 질병명 û
상Õ 의한 É원으üÝ É원 후 최Íü 질병으ü 진단된 경우Õ는 ÷는 
질병의 Þ료를 »É으ü 한 동ÿ한 É원으ü 봅니ö.

제4ø(ü험®을 É¯ÝÉ Ï는 ìç)
d Þì는 ü통þ관 제5ø(ü험®을 É¯ÝÉ Ï는 ìç) 제1항ÕÝ 정한 

ìçü ü험® É¯ìç¬ À생한 때Õ는 ü험®을 É¯ÝÉ Ï÷니ö.
e 제1항 ÷외Õ÷ Þì는 ö음 중 õ² 한 ¬É ìçÕ 의Ýí ü험® É

¯ìç¬ À생한 때Õ는 ü험®을 É¯ÝÉ Ï÷니ö.
   1. 피ü험×의 Þý를 제외한 정신É 기·장õ, 선천성 뇌질환 및 î신

상ä
   2. 성병
   3. 알콜중ø, ÷관성 þ품 또는 환제의 ý용 및 ì용
   4. 질병을 원인으ü ÝÉ Ï는 신체검ì, 예방Ù종, 인공ç산, 불ÈÞà, 

제왕절¼Úà
   5. 피ü, 권Ü, î신허þ 등을 Þ료Ý기 위한 Í정Þ료
   6. 위생관½, ûº를 위한 성형Úà
   7. 정상분만, Þü질환

제5ø(û별þ관의 Í멸)
d 피ü험×¬ ü험기간 중Õ ìý한 경우Õ는 ÷ û별þ관은 Í멸되며,

<ü험료 및 õþ환¯® 산출방½Ý=ÕÝ 정Ý는 ¼Õ 따ÿ Þì¬ É
¾한 ìý당Þ ÷ û별þ관의 계þ×É¾æ 및 û경üü험료를 É¯þ니ö.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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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 제1항의 계þ×É¾æ É¯ìç¬ À생한 경우 계þ×는 ü통þ관 제7ø
(ü험®의 청í) 제1항의 Ý류 중 계þ×É¾æ É¯ü 관련된 Ý류를 
제출Ýì 계þ×É¾æ을 청íÝíý þ니ö. 계þ×É¾æ의 É¯절ì
는 ü통þ관 제8ø(ü험®의 É¯절ì)의 규정을 따르며, É¯기ÿ의 ö
음 날부ñ É¯ÿ까É의 기간Õ 대한 ÷×의 계산은 ü험계þ대출÷율을 
연단위 ý½ü 계산þ니ö.

제6ø(준용규정)
÷ û별þ관ÕÝ 정ÝÉ Ï은 ì항은 ü통þ관을 따¾니ö. 

2-9. 질병상¯종þ병원È원일당(1일÷상180일한÷)(355간편¬È)ü장 특별약관

 
제1ø(ü험®의 É¯ìç)
Þì는 ü험증권Õ 기재된 피ü험×¬ ÷ û별þ관의 ü험기간 중Õ 질병의 
Þ료를 ÊÙÉ인 »É으ü 상¯종þ병원Õ É원Ýí Þ료를 ¿은 경우Õ는 
É원 첫날부ñ É원 1ÿ당 ÷ û별þ관의 ¬É®æ을 질병상¯종þ병원É원
ÿ당(1ÿ÷상180ÿ한÷)으ü ü험Úø×Õ게 É¯þ니ö. ö만, 질병상¯종
þ병원É원ÿ당(1ÿ÷상180ÿ한÷)의 É¯ÿÚ는 1Þ É원당 180ÿ을 한÷
ü þ니ö.

제2ø(ü험® É¯Õ 관한 세부규정)
d 제1ø(ü험®의 É¯ìç)의 질병상¯종þ병원É원ÿ당(1ÿ÷상180ÿ한

÷)의 É¯ÿÚ는 1Þ É원당 180ÿ을 한÷ü Ý며, ÷ 경우 상¯종þ병
원Õ É원한 날만을 기준으ü 180ÿ을 계산þ니ö. 

e 동ÿ한 질병의 Þ료를 ÊÙÉ인 »É으ü ü험기간 중Õ 2Þ ÷상 É원
한 경우 ÷를 계ÎÉ원으ü üÅ  É원ÿÚ를 더þ니ö. ýÿ  ̧ 동ÿ
한 질병Õ 대한 É원÷ÿ÷ 질병상¯종þ병원É원ÿ당(1ÿ÷상180ÿ한
÷)÷ É¯된 최종É원의 퇴원ÿü부ñ 180ÿ÷ 경üÝí ¼Þ한 É원
은 Èü운 É원으ü 봅니ö.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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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ö만, ö음ü 같÷ 질병상¯종þ병원É원ÿ당(1ÿ÷상180ÿ한÷)÷ É¯
된 최종É원ÿ부ñ 180ÿ÷ 경üÝ÷ý 퇴원Ç÷ 계Î É원중인 경우Õ
는 질병상¯종þ병원É원ÿ당(1ÿ÷상180ÿ한÷)÷ É¯된 최종É원ÿ의 
ý ö음날을 퇴원ÿü 봅니ö.

@질병상¯종þ병원É원ÿ당(1ÿ÷상180ÿ한÷)[예Þ]A
 최ÍÉ원ÿ É원ÿ당÷ É¯된

최종É원ÿ   ü장재¼

 퇴원Ç÷ 계ÎÉ원
ü장

(180ÿ)
ü장제외
(180ÿ)

ü장
(180ÿ)

f ÷ û별þ관ÕÝ<계ÎÉ원=÷ÿ ý은 É원Þ료의 »É÷ 되É던 동ÿ
한 질병으ü 계ÎÝí É원Ý는 것을 말Ý며, 병원 또는 의원을 ÷전Ý
í É원한 경우Õ÷ 동ÿ한 질병의 Þ료를 ÊÙÉ인 »É으ü É원한 경
우Õ는 계ÎÝí É원한 것으ü üÅ  É원ÿÚ를 더þ니ö.

g 피ü험×¬ 질병상¯종þ병원É원ÿ당(1ÿ÷상180ÿ한÷) ü장¼Þÿ ÷
후 É원Ýí Þ료를 ¿던 중 ÷ û별þ관의 ü험기간÷ 끝¼을 때Õ÷ 
계Î중인 É원Õ 대Ýí 위 제1항 내É 제2항 및 제1ø(ü험®의 É¯ì
ç)Õ 따ÿ 질병상¯종þ병원É원ÿ당(1ÿ÷상180ÿ한÷)을 계Î É¯þ
니ö.

h 피ü험×¬ 정당한 ÷çÇ÷ É원기간 중 의ì의 ÉÞ를 따르É Ï은 경
우Õ는 Þì는 질병상¯종þ병원É원ÿ당(1ÿ÷상180ÿ한÷)의 전부 또
는 ÿ부를 É¯ÝÉ Ï÷니ö.

i 피ü험×¬ 상¯종þ병원 ÷외의 병원Õ É원Ýí Þ료를 ¿던 중 상¯
종þ병원Õ õ당Ý는 병원으ü ÷전Ýí É원한 경우 ÷전Ýí É원한날
부ñ 제1ø(ü험®의 É¯ìç)Õ 따ÿ 질병상¯종þ병원É원ÿ당(1ÿ÷
상180ÿ한÷)을 É¯þ니ö.

j 피ü험×¬ 상¯종þ병원Õ É원Ýí Þ료를 ¿던 중 상¯종þ병원 ÷외
의 병원으ü ÷전Ýí É원한 경우 ÷전Ýí É원 ÞØ한날까É 제1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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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ü험®의 É¯ìç)Õ 따ÿ 질병상¯종þ병원É원ÿ당(1ÿ÷상 180ÿ한
÷)을 É¯þ니ö.

k 피ü험×¬ 상¯종þ병원 ÷외의 병원Õ É원Ýí Þ료를 ¿던 중 õ당
병원÷ 상¯종þ병원으ü É정되는 경우 상¯종þ병원 É용ÿ부ñ 제1ø
(ü험®의 É¯ìç)Õ 따ÿ 질병상¯종þ병원É원ÿ당(1ÿ÷상180ÿ한
÷)을 É¯þ니ö.

l 피ü험×¬ 상¯종þ병원Õ É원Ýí Þ료를 ¿던 중 õ당병원÷ 상¯종
þ병원 É정÷ 취Í되는 경우 최Í 퇴원Ý기 전까É 계Î중인 É원기간
Õ 대Ýí는 제1ø(ü험®의 É¯ìç)Õ 따ÿ 질병상¯종þ병원É원ÿ
당(1ÿ÷상180ÿ한÷)을 É¯þ니ö. 

m 청þÝ상<계þ전 알릴의무(중Ö한 ì항Õ 한þ니ö)=Õ õ당Ý는 질병
으ü ü거(청þÝ상 õ당 질병의 ìÉ대상 기간을 말þ니ö)Õ 진단 또
는 Þ료를 ¿은 경우Õ는 제1ø(ü험®의 É¯ìç)의 ü험® 중 õ당 
질병ü 관련한 ü험®을 É¯ÝÉ Ï÷니ö.

n 제10항Õ÷ 불íÝì 청þÿ ÷전Õ 진단×정된 질병÷ÿ Ý더ÿ÷ 청þ
ÿ ÷후 5년(갱신형 계þ의 경우Õ는 최Í 계þ의 청þÿ ÷후 5년)÷ 
É¸는 동Í ý 질병으ü Ý¬ 진단(단순건½검진 제외) 또는 Þ료ìä
÷ Ç을 경우, 청þÿ부ñ 5년÷ É난 ÷후Õ는 ÷ û별þ관Õ 따ÿ ü
장Ýí ü¾니ö.

o 제11항의8청þÿ ÷후 5년÷ É¸는 동Í9÷ÿ ý은 ü통þ관 제27ø(ü
험료의 ¹É÷ 연체되는 경우 ¹É최ì(øÎ)와 계þ의 õÉ)ÕÝ 정한 
계þ의 õÉ¬ À생ÝÉ Ï은 경우를 말þ니ö.

p ü통þ관 제28ø(ü험료의 ¹É을 연체Ýí õÉ된 계þ의 부활(효½Þ
ý))ÕÝ 정한 계þ의 부활÷ ÷루õ 진 경우 부활을 청þ한 날을 제11
항의 청þÿü Ýí É용þ니ö.

q ü험Úø×와 Þì¬ 제1ø(ü험®의 É¯ìç)의 ü험® É¯ìçÕ 대
õ þ의ÝÉ 못할 때는 ü험Úø×와 Þì¬ ý께 제3×를 정Ýì ý 제
3×의 의견Õ 따를 Ú 있÷니ö. 제3×는 의료½ 제3ø(의료기관)Õ 규
정한 종þ병원 ÍÎ 전문의 중Õ 정Ý며, ü험® É¯ìç 판정Õ ü는 
의료비용은 Þì¬ 전æ 부öþ니ö.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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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종þ병원÷외의병원'(병원A)ÕÝ 상¯종þ병원(병원B)으ü ÷전한 경우>
　 퇴원Ç÷ 계ÎÉ원　 　 　 　
　 　 ü장제외 ü장　 　 　
　　 　 　 　

　
± 　 　         ± 　 　 ± 　

  병원A
  최ÍÉ원ÿ

    병원 Bü ÷전 퇴원ÿ

<상¯종þ병원(병원B)ÕÝ 8상¯종þ병원 ÷외의 병원8(병원A)으ü ÷전한경우>
　 퇴원Ç÷ 계ÎÉ원　 　 　
　 ü장 ü장제외　 　 　
　　 　 　
　

± 　 　          ± 　 　 ±　
  병원B
 최ÍÉ원ÿ

  병원 Aü ÷전 퇴원ÿ

<'상¯종þ병원÷외의병원'Õ É원 중Õ 상¯종þ병원으ü É정된 경우>
　 퇴원Ç÷ 계ÎÉ원　 　 　 　
　 　 ü장제외 ü장　 　 　
　　 　 　 　

　
± 　            ± 　         ± 　 ±　

8상¯종þ병원
÷외의 병원8 
최ÍÉ원ÿ

상¯종þ병원
É정

상¯종þ병원 É용ÿ 퇴원ÿ

<상¯종þ병원Õ É원 중Õ 상¯종þ병원의 É정÷ 취Í된 경우>
　 퇴원Ç÷ 계ÎÉ원　 　 　 　
　 ü장 ü장　 　 　
　　 　 　 　

　
 ± 　              ±  ± 　 ±　

상¯종þ병원
최ÍÉ원ÿ

상¯종þ병원
É정 취Í

상¯종þ병원
취Í É용ÿ 퇴원ÿ

 
제3ø(É원의 정의와 장Í)
d ÷ û별þ관ÕÝ<É원=÷ÿ ý은 병원 또는 의원 등의 의ì, Þü의ì 

또는 한의ì의 면허를 ¬진 ×(÷Ý<의ì=ÿ þ니ö)Õ 의Ýí 질병의 
Þ료¬ 필ÖÝöì 인정한 경우üÝ, ×Ý 등ÕÝ의 Þ료¬ 곤란Ýí 의



▶▶▶ 무배당 NH헤아림355건강보험2404(5~6종) 약관

- 210 -

@ 의료½ 제3ø의4(상¯종þ병원의 É정) A
d ü건ýÉ부장관은 ö음  þ의 Ö건을 ¾춘 종þ병원 중ÕÝ 중

증질환Õ 대Ýí 난÷÷¬ 높은 의료Þ위를 전문É으ü Ý는 종þ
병원을 상¯종þ병원으ü É정할 Ú 있ö.

  1. ü건ýÉ부Á으ü 정Ý는 20¼ ÷상의 진료ü»을 ¾Ýì  진
료ü»ùö 전ÎÝ는 전문의를 둘 것  

  2. 제77ø제1항Õ 따ÿ 전문의¬ 되¼는 ×를 Ú련Þô는 기관ÿ 것
  3. ü건ýÉ부Á으ü 정Ý는 인½·Þ설·장비 등을 ¾출 것
  4. 질병군별(疾病群別) 환×í성 비율÷ ü건ýÉ부Á으ü 정Ý는 

기준Õ õ당할 것
e ü건ýÉ부장관은 제1항Õ 따른 É정을 Ý는 경우 제1항  þ의 

ì항 및 전문성 등Õ 대Ýí 평¬를 äÞÝíý 한ö.
f ü건ýÉ부장관은 제1항Õ 따ÿ 상¯종þ병원으ü É정¿은 종þ

병원Õ 대Ýí 3년ùö 제2항Õ 따른 평¬를 äÞÝí 재É정Ý거
 ̧É정을 취Í할 Ú 있ö.

g ü건ýÉ부장관은 제2항 및 제3항Õ 따른 평¬Æ무를 관계 전문기

료½ 제3ø(의료기관) 제2항Õ 정한 î내의 병원, 의원 또는 î외의 의
료관련½ÕÝ 정한 의료기관Õ ÉäÝí 의ì의 관½ÝÕ Þ료Õ 전념Ý
는 것을 말þ니ö.

e ÷ û별þ관ÕÝ 8질병의 Þ료를 ÊÙÉ인 »É으ü 한 É원9÷란 의ìÕ 
의õ 질병으ü 진단÷ 된 질병의 Þ료를 »É으ü 한 É원을 말Ý며, 질
병의 Þ료중Õ À병된 þ병증 또는 Èü÷ À견된 질병의 Þ료¬ 병Þ되
는 때Õ는 의ì의 Í견Õ 따ÿ 질병을 É원Þ료의 ü된 »É으ü Ý는 
경우Õ만 질병의 Þ료를 »É으ü 한 É원으ü 봅니ö. ö만, 질병명 û
상Õ 의한 É원으üÝ É원 후 최Íü 질병으ü 진단된 경우Õ는 ÷는 
질병의 Þ료를 »É으ü 한 동ÿ한 É원으ü 봅니ö.

제4ø(상¯종þ병원의 정의)
÷ û별þ관Õ 있õÝ<상¯종þ병원=÷ÿ ý은 의료½ 제3ø의4(상¯종þ
병원의 É정)ÕÝ 정한 상¯종þ병원을 말þ니ö.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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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 또는 단체Õ 위Ñ할 Ú 있ö.
h 상¯종þ병원 É정·재É정의 기준·절ì 및 평¬Æ무의 위Ñ 절ì 

등Õ 관Ýí 필Ö한 ì항은 ü건ýÉ부Á으ü 정한ö.

제5ø(½Á 등의 ¼정Õ 따른 계þ내용의 변경)
d 제4ø(상¯종þ병원의 정의)의 '상¯종þ병원' É정÷ 의료½ 및 관련 ½

Á(÷Ý '½Á'÷ÿ þ니ö)의 ¼정Õ 따ÿ 변경된 경우Õ는 상¯종þ병
원Õ É원Ý는 ÞØ의 ½ÁÕ 따른 기준을 É용þ니ö.

e 제1항Õ÷ 불íÝì ö음  þ 중 õ² 한 ¬ÉÕ õ당되는 경우Õ는 
Þì는 ½관É÷ì þ½É인 ¼위 내ÕÝ 기존 계þ내용Õ 상응Ý는 상
¯종þ병원 É원ü 관련된 Èü운 ü장내용으ü 변경Ýí ü½며, ü장
내용 및 ü험료 등의 변경ì항을 제3항Õ 따ÿ 계þ×Õ게 Í내þ니ö.

   1. ½Á의 ¼정Õ 따ÿ 상¯종þ병원 É정제÷¬ 폐É되는 경우
   2. ½Á의 ¼정Õ 따ÿ 상¯종þ병원 판정÷ 불¬·한 경우
   3. 제1þ ÷외의 ½Á의 ¼정Õ 따ÿ ü험Þì의 건전한 경Ç을 크게 õ

칠 Ú¬ 있거  ̧ ü험계þ×Õ게 불½한 내용÷ 있는 등의 ìçü ®
융위원Þ의 명Á÷ 있는 경우

f Þì는 제2항Õ 따ÿ Í내할 때Õ는 계þ내용 변경ÿ의 15ÿ ÷전까É 
Ý면(등기우편 등), 전Ö(음성ú취) 또는 전×문Ý 등으ü ü장내용, ¬
É®æ 변경내î, ü험료 Ú준 및 계þ내용 변경 절ì 등을 계þ×Õ게 
2Þ ÷상 알¾니ö.

g 제2항Õ÷ 불íÝì 계þ×¬ 계þ내용 변경을 원ÝÉ Ï는 경우 Þì는 
계þ×Õ게 ÷ 계þ의 'ü험료 및 õþ환¯® 산출방½Ý'ÕÝ 정Ý는 ¼
Õ 따ÿ 계þ내용 변경ÞØ의 계þ×É¾æ 및 û경üü험료를 É¯Ý
ì, ÷ 계þ은 더 ÷상 효½을 ¬ÉÉ Ï÷니ö.

h 제2항Õ 따ÿ 계þ내용을 변경Ý는 경우 ü장내용 및 ¬É®æ 등÷ 변
경될 Ú 있÷니ö.

i 제2항Õ 따ÿ 계þ내용을 변경Ý는 경우Õ는 ¹Éü험료¬ 변경될 Ú 있
으며, 계þ내용 변경 ÞØ ÷후 잔íü험기간의 ü장을 위한 재원인 계
þ×É¾æ 정산으ü 계þ×¬ Ý¬ü ¹ÉÝíý 할(또는 반환¿을) ®
æ÷ À생할 Ú 있÷니ö.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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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ø(ü험®을 É¯ÝÉ Ï는 ìç)
d Þì는 ü통þ관 제5ø(ü험®을 É¯ÝÉ Ï는 ìç) 제1항ÕÝ 정한 

ìçü ü험® É¯ìç¬ À생한 때Õ는 ü험®을 É¯ÝÉ Ï÷니ö.
e 제1항 ÷외Õ÷ Þì는 ö음 중 õ² 한¬É의 경우Õ 의Ýí ü험® É

¯ìç¬ À생한 때Õ는 ü험®을 É¯ÝÉ Ï÷니ö.
   1. 피ü험×의 Þý를 제외한 정신É 기·장õ, 선천성 뇌질환 및 î신

상ä
   2. 성병
   3. 알콜중ø, ÷관성 þ품 또는 환제의 ý용 및 ì용
   4. 질병을 원인으ü ÝÉ Ï는 신체검ì, 예방Ù종, 인공ç산, 불ÈÞà, 

제왕절¼Úà
   5. 피ü, 권Ü, î신허þ 등을 Þ료Ý기 위한 Í정Þ료
   6. 위생관½, ûº를 위한 성형Úà
   7. 정상분만, Þü질환

제7ø(û별þ관의 Í멸)
d 피ü험×¬ ü험기간 중Õ ìý한 경우Õ는 ÷ û별þ관은 Í멸되며,

<ü험료 및 õþ환¯® 산출방½Ý=ÕÝ 정Ý는 ¼Õ 따ÿ Þì¬ É
¾한 ìý당Þ ÷ û별þ관의 계þ×É¾æ 및 û경üü험료를 É¯þ니ö.

e 제1항의 계þ×É¾æ É¯ìç¬ À생한 경우 계þ×는 ü통þ관 제7ø
(ü험®의 청í) 제1항의 Ý류 중 계þ×É¾æ É¯ü 관련된 Ý류를 
제출Ýì 계þ×É¾æ을 청íÝíý þ니ö. 계þ×É¾æ의 É¯절ì
는 ü통þ관 제8ø(ü험®의 É¯절ì)의 규정을 따르며, É¯기ÿ의 ö
음 날부ñ É¯ÿ까É의 기간Õ 대한 ÷×의 계산은 ü험계þ대출÷율을 
연단위 ý½ü 계산þ니ö.

제8ø(준용규정)
÷ û별þ관ÕÝ 정ÝÉ Ï은 ì항은 ü통þ관을 따¾니ö.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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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0. 5대고æÞ료비암진단비(355간편¬È)ü장 특별약관

제1ø(ü험®의 É¯ìç)
d Þì는 ü험증권Õ 기재된 피ü험×¬ ÷ û별þ관의 ü험기간 중Õ 제2

항ÕÝ 정한 ü장¼Þÿ ÷후Õ<5대ìæÞ료비Ø=으ü 진단 ×정된 경
우Õ는 최Í 1ÞÕ 한Ýí Å래Õ 정한 ®æ을 5대ìæÞ료비Ø진단비ü 
ü험Úø×Õ게 É¯þ니ö. 

í  분
지¯®æ

계약일로부터 1년 미만 계약일로부터 1년 이상

5대ìæÞ료비
Ø진단비

÷ û별þ관 ü험¬É®æ의 
50%

÷ û별þ관 ü험¬É®æ의 
100%

e 제1항의<ü장¼Þÿ=은 ÷ û별þ관의 ü험계þÿ(÷Ý<ü험계þÿ=
÷ÿ þ니ö)부ñ ý 날을 ÿýÝí 90ÿ÷ É난 날의 ö음날ü þ니ö. 
÷ 경우 ü험계þÿ은 ÷ û별þ관의 제1Þ ü험료를 ¿은 날을 말þ니ö.

@5대ìæÞ료비Ø진단비 ü장¼Þÿ [예Þ]A

 <<5대고액치료암=>

90ÿ ü장 제외
ü험¬É®æ의 100%ü험¬É®æ의 50%

± ± ±
 최Í계þÿ
 (2024년 4월 10ÿ)

<Ø=ü장 ¼Þÿ
(2024년 7월 9ÿ)

1년 경üÞØ
(2025년 4월 10ÿ)

f 피ü험×¬ ü장¼Þÿ ÷후Õ ìýÝì ý 후Õ 5대ìæÞ료비Ø으ü 
ìý한 ìä÷ ×인된 경우Õ는 제1항의 5대ìæÞ료비Ø진단비를 É¯
þ니ö. ö만, 제7ø(û별þ관의 Í멸) 제2항Õ 따ÿ ÷ û별þ관의 계þ
×É¾æ 및 û경üü험료를 É¯한 경우Õ는 5대ìæÞ료비Ø진단비ÕÝ 
÷û É¯된 계þ×É¾æ 및 û경üü험료를 ì¼한 ®æ을 É¯þ니ö.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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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ø(ü험® É¯Õ 관한 세부규정)
ü험Úø×와 Þì¬ 제1ø(ü험®의 É¯ìç)의 ü험® É¯ìçÕ 대õ 
þ의ÝÉ 못할 때는 ü험Úø×와 Þì¬ ý께 제3×를 정Ýì ý 제3×의 
의견Õ 따를 Ú 있÷니ö. 제3×는 의료½ 제3ø(의료기관)Õ 규정한 종þ
병원 ÍÎ 전문의 중Õ 정Ý며, ü험® É¯ìç 판정Õ ü는 의료비용은 
Þì¬ 전æ 부öþ니ö.

제3ø(5대ìæÞ료비Ø의 정의 및 진단×정)
d ÷ û별þ관ÕÝ<5대ìæÞ료비Ø=÷ÿ ý은 제8ì 한î표준질병･ì인

분류Õ 있õÝ<5대ìæÞ료비Ø=으ü 분류되는 질병으ü@별표10A
>5대ìæÞ료비Ø 분류표?ÕÝ 정한 ß÷의 Æ성신생¼, 췌장의 Æ성
신생¼, 뼈 및 관절연골의 Æ성신생¼, 뇌 및 중Ý신경계통의 기Ð부위
의 Æ성신생¼, ½프, ø혈 및 관련øÊ의 Æ성신생¼을 말þ니ö. ö만, 
전Ø(前癌)상Ü(Ø으ü 변Ý기 ÷전 상Ü)(Premalignant condition or 
condition with malignant potential)는 상기분류ÕÝ 제외þ니ö.

e<5대ìæÞ료비Ø=의 진단×정은 병½ 또는 진단검ì의Þ의 전문의 ×
증을 ¬진 ×Õ 의Ýí 내¼져ý Ý며, ÷ 진단은 øÊ(fixed tissue)검
ì, û세¼늘ø인검ì(fine needle aspiration) 또는 혈æ(hemic system)
검ìÕ 대한 현û경 Í견을 기Íü Ýíý þ니ö. ÷ 경우<5대ìæÞ
료비Ø=의 진단×정 ÞØ은 상기 검ìÕ 의한 결üüì ÞØ으ü þ니
ö. ýÿ  ̧ 상기Õ 의한 진단÷ ¬·ÝÉ Ï을 때Õ는 피ü험×¬<5대
ìæÞ료비Ø=으ü 진단 또는 Þ료를 ¿ì 있음을 증명할 만한 문ÝÖ
된 기ý 또는 증거¬ 있õý þ니ö.

@상기Õ 의한 진단÷ ¬·ÝÉ Ï을 때 [예Þ]A
· 피ü험×¬ øÊ검ì 등 병½ÞÉ 검ì를 ¿을 íçÇ÷ ¯Î한 병

증 ÆÖü ìý한 경우
· 종양의 À생부위 및 피ü험×의 신체상Ü 등의 ÷çü øÊ을 Ý출

Ý는 경우 생명의 위험을 Í래할 Ú 있õ 병½ÞÉ 검ì를 ÞÞ할 
Ú Ç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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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ø(û별þ관의 무효)
ö음 중 한 ¬ÉÕ õ당Ý는 경우Õ는 ÷ û별þ관을 무효ü Ý며 ÷û ¹
É한 ü험료를 돌¼ü¾니ö. ö만, Þì의 ì의 또는 üäü ÷ û별þ관÷ 
무효ü 된 경우와 Þì¬ 승¹ 전Õ 무효È을 알Ý거  ̧ 알 Ú 있É음Õ÷ 
ü험료를 반환ÝÉ Ï은 경우Õ는 ü험료를 ¹É한 날의 ö음날부ñ 반환ÿ
까É의 기간Õ 대Ýí Þì는 ÷ 계þ의 ü험계þ대출 ÷율을 연단위 ý½
ü 계산한 ®æ을 더Ýí 돌¼ ü¾니ö.
 1. 피ü험×¬ ü험계þÿü부ñ 제1ø(ü험®의 É¯ìç) 제2항ÕÝ 정

한 ü장¼Þÿ의 전ÿ ÷전Õ<5대ìæÞ료비Ø=으ü 진단×정 되는 
경우

 2. 계þ을 체결할 때 계þÕÝ 정한 피ü험×의 ¸÷Õ û달되É거  ̧Íü
되É을 경우. ö만, Þì¬ ¸÷의 íæ를 À견ÝÆ을 때 ÷û 계þ¸÷
Õ ÷달한 경우Õ는 ç효한 계þ으ü 봅니ö.

제5ø(ü험료의 ¹É을 연체Ýí õÉ된 계þ의 부활(효½Þý))
부활(효½Þý)되는 ÷ û별þ관의 ü장¼Þ는 ü통þ관 제28ø(ü험료의 
¹É을 연체Ýí õÉ된 계þ의 부활(효½Þý))를 따¾니ö. ÷ 경우 부활
(효½Þý)ÿ을 계þÿü Ýí 제1ø(ü험®의 É¯ìç) 제2항의 ü장¼Þ
ÿ을 É용þ니ö.

제6ø(ü험®을 É¯ÝÉ Ï는 ìç)
÷ û별þ관의 ü험®을 É¯ÝÉ Ï은 ìç는 ü통þ관 제5ø(ü험®을 É
¯ÝÉ Ï는 ìç) 제1항을 따¾니ö.

제7ø(û별þ관의 Í멸)
d 제1ø(ü험®의 É¯ìç)ÕÝ 정한 5대ìæÞ료비Ø진단비를 É¯한 경

우Õ는 ý 손õü상의 원인÷ 생긴 때부ñ ÷ û별þ관은 Í멸되며, ÷ 
û별þ관의 õþ환¯®을 É¯ÝÉ Ï÷니ö.

e 피ü험×의 ìý으ü 인Ýí ÷ û별þ관ÕÝ 규정Ý는 ü험® É¯ìç
¬ 더 ÷상 À생할 Ú Ç는 경우Õ는 ÷ û별þ관은 ý 때부ñ 효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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Ç으며, ÷ 경우 Þì는 ÿü험료 및 õþ환¯® 산출방½ÝĀÕÝ 정Ý는 
¼Õ 따ÿ Þì¬ É¾한 ìý당Þ ÷ û별þ관의 계þ×É¾æ 및 û경
üü험료를 É¯þ니ö.

f 제2항의 계þ×É¾æ É¯ìç¬ À생한 경우 계þ×는 ü통þ관 제7ø
(ü험®의 청í) 제1항의 Ý류 중 계þ×É¾æ É¯ü 관련된 Ý류를 
제출Ýì 계þ×É¾æ을 청íÝíý þ니ö. 계þ×É¾æ의 É¯절ì
는 ü통þ관 제8ø(ü험®의 É¯절ì)의 규정을 따르며, É¯기ÿ의 ö
음 날부ñ É¯ÿ까É의 기간Õ 대한 ÷×의 계산은 ü험계þ대출÷율을 
연단위 ý½ü 계산þ니ö.

제8ø(준용규정)
÷ û별þ관ÕÝ 정ÝÉ Ï은 ì항은 ü통þ관을 따¾니ö.

2-11. 암진단비(유사암제외)(355간편¬È)ü장 특별약관

제1ø(ü험®의 É¯ìç)
d Þì는 ü험증권Õ 기재된 피ü험×¬ ÷ û별þ관의 ü험기간 중Õ 제2

항ÕÝ 정한 ü장¼Þÿ ÷후Õ<Ø=으ü 진단 ×정된 경우Õ는 최Í 1
ÞÕ 한Ýí Å래Õ 정한 ®æ을 Ø진단비(çìØ제외)ü ü험Úø×Õ
게 É¯þ니ö.

í  분
지¯®æ

계약일로부터 1년 미만 계약일로부터 1년 이상

Ø진단비
(çìØ제외)

÷ û별þ관 ü험¬É®æ의 
50%

÷ û별þ관 ü험¬É®æ의 
100%

e 제1항의<ü장¼Þÿ=은 ÷ û별þ관의 ü험계þÿ부ñ ý 날을 ÿýÝ
í 90ÿ÷ É난 날의 ö음날ü þ니ö. ÷ 경우 ü험계þÿ은 ÷ û별þ
관의 제1Þ ü험료를 ¿은 날ü þ니ö.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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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Ø진단비(çìØ제외) ü장¼Þÿ [예Þ]A

 <<암=>

90ÿ ü장 제외
ü험¬É®æ의 100%ü험¬É®æ의 50%

± ± ±
 최Í계þÿ
 (2024년4월10ÿ)

<Ø=ü장 ¼Þÿ
 (2024년 7월 9ÿ)

1년 경üÞØ
(2025년4월10ÿ)

f 피ü험×¬ ü장¼Þÿ ÷후Õ ìýÝì ý 후Õ Ø(çìØ제외)으ü ì
ý한 ìä÷ ×인된 경우Õ는 제1항의 Ø진단비(çìØ제외)를 É¯þ니
ö. ö만, 제7ø(û별þ관의 Í멸) 제2항Õ 따ÿ ÷ û별þ관의 계þ×É
¾æ 및 û경üü험료를 É¯한 경우Õ는 Ø진단비(çìØ제외)ÕÝ ÷
û É¯된 계þ×É¾æ 및 û경üü험료를 ì¼한 ®æ을 É¯þ니ö. 

제2ø(ü험® É¯Õ 관한 세부규정)
ü험Úø×와 Þì¬ 제1ø(ü험®의 É¯ìç)의 ü험® É¯ìçÕ 대õ 
þ의ÝÉ 못할 때는 ü험Úø×와 Þì¬ ý께 제3×를 정Ýì ý 제3×의 
의견Õ 따를 Ú 있÷니ö. 제3×는 의료½ 제3ø(의료기관)Õ 규정한 종þ
병원 ÍÎ 전문의 중Õ 정Ý며, ü험® É¯ìç 판정Õ ü는 의료비용은 
Þì¬ 전æ 부öþ니ö.

제3ø(Ø의 정의 및 진단×정)
d ÷ û별þ관ÕÝ<Ø=÷ÿ ý은 제8ì 한î표준질병･ì인분류Õ 있õÝ 

Æ성신생¼(Ø)ü 분류되는 질병(@별표11A>Æ성신생¼(Ø) 분류표?참
ø)을 말þ니ö. ö만, 전Ø(前癌)상Ü(Ø으ü 변Ý기 ÷전 상
Ü)(Premalignant condition or condition with malignant potential)와
<기Ð피부Ø=및<½상선Ø=Õ õ당Ý는 질병은 제외þ니ö.

e 제1항ÕÝ 정한<기Ð피부Ø=÷ÿ ý은 제8ì 한î표준질병･ì인분류 
중 분류번þ C44(기Ð 피부의 Æ성신생¼)ü 분류되는 질병(@별표11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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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ÞA
· C73(½상선의 Æ성신생¼)÷ ½프절ü 전÷되õ C77 (½프절의 ÷

ì성 및 상세불명의 Æ성신생¼)ü 진단된 경우Õ÷ C73(½상선의 
Æ성신생¼)Õ õ당Ý는 질병으ü 봅니ö

>Æ성신생¼(Ø) 분류표?참ø)을 말þ니ö.
f 제1항ÕÝ 정한<½상선Ø=÷ÿ ý은 제8ì 한î표준질병･ì인분류 중 

분류번þ C73(½상선의 Æ성신생¼)ü 분류되는 질병(@별표11A>Æ성
신생¼(Ø) 분류표?참ø)을 말þ니ö.

g<Ø=의 진단×정은 병½ 또는 진단검ì의Þ의 전문의 ×증을 ¬진 ×
Õ 의Ýí 내¼져ý Ý며, ÷ 진단은 øÊ(fixed tissue)검ì, û세¼늘ø
인검ì(fine needle aspiration) 또는 혈æ(hemic system)검ìÕ 대한 현
û경 Í견을 기Íü Ýíý þ니ö. ÷ 경우<Ø=의 진단×정 ÞØ은 
상기 검ìÕ 의한 결üüì ÞØ으ü þ니ö. ýÿ  ̧ 상기Õ 의한 진단
÷ ¬·ÝÉ Ï을 때Õ는 피ü험×¬<Ø=으ü 진단 또는 Þ료를 ¿ì 
있음을 증명할 만한 문ÝÖ된 기ý 또는 증거¬ 있õý þ니ö.

@상기Õ 의한 진단÷ ¬·ÝÉ Ï을 때 [예Þ]A
· 피ü험×¬ øÊ검ì 등 병½ÞÉ 검ì를 ¿을 íçÇ÷ ¯Î한 병

증 ÆÖü ìý한 경우
· 종양의 À생부위 및 피ü험×의 신체상Ü 등의 ÷çü øÊ을 Ý출

Ý는 경우 생명의 위험을 Í래할 Ú 있õ 병½ÞÉ 검ì를 ÞÞ할 
Ú Ç는 경우   

h 한î표준질병·ì인분류 ÉîÝ의 'ìý 및 질병÷환의 분류번þ부í를 위
한 선정준ßü Éî'Õ 따ÿ C77~C80(불명×한, ÷ì성 및 상세불명 부
위의 Æ성신생¼(Ø))의 경우 ÿì성 Æ성신생¼(Ø)÷ ×인되는 경우Õ
는 원À부위(최Í À생한 부위)를 기준으ü 분류þ니ö. ö만, ÷ 경우Õ
÷ ÷ì성 및 상세불명 부위의 Æ성신생¼(Ø)(C77~C80)의 진단×정 Þ
Ø은 원ÀØ 진단×정 ÞØ으ü 변경되É Ï÷니ö.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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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50(ç방의 Æ성신생¼)÷ 폐ü 전÷되õ C78.0(폐의 ÷ì성 Æ성
신생¼)ü 진단된 경우Õ÷ C50(ç방의 Æ성신생¼)Õ õ당Ý는 질
병으ü 봅니ö.

· C16(위의 Æ성신생¼)÷ 뇌ü 전÷되õ C79.3(뇌 및 뇌ú의 ÷ì성 
Æ성신생¼)ü 진단된 경우Õ÷ C16(위의 Æ성신생¼)Õ õ당Ý는 
질병으ü 봅니ö.

제4ø(û별þ관의 무효)
ö음 중 한 ¬ÉÕ õ당Ý는 경우Õ는 ÷ û별þ관을 무효ü Ý며 ÷û ¹
É한 ü험료를 돌¼ü¾니ö. ö만, Þì의 ì의 또는 üäü ÷ û별þ관÷ 
무효ü 된 경우와 Þì¬ 승¹ 전Õ 무효È을 알Ý거  ̧ 알 Ú 있É음Õ÷ 
ü험료를 반환ÝÉ Ï은 경우Õ는 ü험료를 ¹É한 날의 ö음날부ñ 반환ÿ
까É의 기간Õ 대Ýí Þì는 ÷ 계þ의 ü험계þ대출 ÷율을 연단위 ý½
ü 계산한 ®æ을 더Ýí 돌¼ ü¾니ö.
 1. 피ü험×¬ ü험계þÿü부ñ 제1ø(ü험®의 É¯ìç) 제2항ÕÝ 정

한 ü장¼Þÿ의 전ÿ ÷전Õ<Ø=으ü 진단×정 되는 경우
 2. 계þ을 체결할 때 계þÕÝ 정한 피ü험×의 ¸÷Õ û달되É거  ̧Íü

되É을 경우. ö만, Þì¬ ¸÷의 íæ를 À견ÝÆ을 때 ÷û 계þ¸÷
Õ ÷달한 경우Õ는 ç효한 계þ으ü 봅니ö.

제5ø(ü험료의 ¹É을 연체Ýí õÉ된 계þ의 부활(효½Þý))
부활(효½Þý)되는 ÷ û별þ관의 ü장¼Þ는 ü통þ관 제28ø(ü험료의 
¹É을 연체Ýí õÉ된 계þ의 부활(효½Þý))를 따¾니ö. ÷ 경우 부활
(효½Þý)ÿ을 계þÿü Ýí 제1ø(ü험®의 É¯ìç) 제2항의 ü장¼Þ
ÿ을 É용þ니ö.

제6ø(ü험®을 É¯ÝÉ Ï는 ìç)
÷ û별þ관의 ü험®을 É¯ÝÉ Ï은 ìç는 ü통þ관 제5ø(ü험®을 É
¯ÝÉ Ï는 ìç) 제1항을 따¾니ö.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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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ø(û별þ관의 Í멸)
d 제1ø(ü험®의 É¯ìç)ÕÝ 정한 Ø진단비(çìØ제외)를 É¯한 경우

Õ는 ý 손õü상의 원인÷ 생긴 때부ñ ÷ û별þ관은 Í멸되며, ÷ û
별þ관의 õþ환¯®을 É¯ÝÉ Ï÷니ö.

e 피ü험×의 ìý으ü 인Ýí ÷ û별þ관ÕÝ 규정Ý는 ü험® É¯ìç
¬ 더 ÷상 À생할 Ú Ç는 경우Õ는 ÷ û별þ관은 ý 때부ñ 효½÷ 
Ç으며, ÷ 경우 Þì는 ÿü험료 및 õþ환¯® 산출방½ÝĀÕÝ 정Ý는 
¼Õ 따ÿ Þì¬ É¾한 ìý당Þ ÷ û별þ관의 계þ×É¾æ 및 û경
üü험료를 É¯þ니ö.

f 제2항의 계þ×É¾æ É¯ìç¬ À생한 경우 계þ×는 ü통þ관 제7ø
(ü험®의 청í) 제1항의 Ý류 중 계þ×É¾æ É¯ü 관련된 Ý류를 
제출Ýì 계þ×É¾æ을 청íÝíý þ니ö. 계þ×É¾æ의 É¯절ì
는 ü통þ관 제8ø(ü험®의 É¯절ì)의 규정을 따르며, É¯기ÿ의 ö
음 날부ñ É¯ÿ까É의 기간Õ 대한 ÷×의 계산은 ü험계þ대출÷율을 
연단위 ý½ü 계산þ니ö.

제8ø(준용규정)
÷ û별þ관ÕÝ 정ÝÉ Ï은 ì항은 ü통þ관을 따¾니ö.

2-12. 유사암진단비(355간편¬È)ü장 특별약관

제1ø(ü험®의 É¯ìç)
d Þì는 ü험증권Õ 기재된 피ü험×¬ ÷ û별þ관의 ü험기간 중Õ<제

×½Ø=,<기Ð피부Ø=,<경계성종양=또는<½상선Ø=으ü 진단 ×
정된 경우Õ는  최Í 1ÞÕ 한Ýí Å래Õ 정한 ®æ을 çìØ진단
비ü ü험Úø×Õ게 É¯þ니ö.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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í  분
지¯®æ

계약일로부터 1년 미만 계약일로부터 1년 이상

çìØ진단비 ÷ û별þ관 
ü험¬É®æ의 50%

÷ û별þ관 
ü험¬É®æ의 100%

e 피ü험×¬ ìýÝì ý 후Õ<제×½Ø=,<기Ð피부Ø=,<경계성종
양=또는<½상선Ø=으ü ìý한 ìä÷ ×인된 경우Õ는 제1항의 çì
Ø진단비를 É¯þ니ö. 

제2ø(ü험® É¯Õ 관한 세부규정)
ü험Úø×와 Þì¬ 제1ø(ü험®의 É¯ìç)의 ü험® É¯ìçÕ 대õ 
þ의ÝÉ 못할 때는 ü험Úø×와 Þì¬ ý께 제3×를 정Ýì ý 제3×의 
의견Õ 따를 Ú 있÷니ö. 제3×는 의료½ 제3ø(의료기관)Õ 규정한 종þ
병원 ÍÎ 전문의 중Õ 정Ý며, ü험® É¯ìç 판정Õ ü는 의료비용은 
Þì¬ 전æ 부öþ니ö.

제3ø(제×½Ø, 기Ð피부Ø, 경계성종양, ½상선Ø의 정의 및 진단×정)
d 제1ø(ü험®의 É¯ìç)ÕÝ 정한<제×½Ø=÷ÿ ý은 제8ì 한î표

준질병･ì인분류Õ 있õÝ 제×½신생¼ü 분류되는 질병(@별표12A
>제×½신생¼ 분류표?참ø)을 말þ니ö.

e 제1ø(ü험®의 É¯ìç)ÕÝ 정한<기Ð피부Ø=÷ÿ ý은 제8ì 한î
표준질병･ì인분류 중 분류번þ C44(기Ð 피부의 Æ성신생¼)ü 분류되
는 질병(@별표11A>Æ성신생¼(Ø) 분류표?참ø)을 말þ니ö.

f 제1ø(ü험®의 É¯ìç)ÕÝ 정한<경계성종양=÷ÿ ý은 제8ì 한î
표준질병･ì인분류 중 Þ동양ß 불명 또는 û상의 신생¼ 분류표ÕÝ 정
한 질병(@별표13A>Þ동양ß 불명 또는 û상의 신생¼ 분류표?참ø)
을 말þ니ö.

g 제1ø(ü험®의 É¯ìç)ÕÝ 정한<½상선Ø=÷ÿ ý은 제8ì 한î표
준질병･ì인분류 중 분류번þ C73(½상선의 Æ성신생¼)ü 분류되는 질
병(@별표11A>Æ성신생¼(Ø) 분류표?참ø)을 말þ니ö.



▶▶▶ 무배당 NH헤아림355건강보험2404(5~6종) 약관

- 222 -

@예ÞA
· C73(½상선의 Æ성신생¼)÷ ½프절ü 전÷되õ C77 (½프절의 ÷

ì성 및 상세불명의 Æ성신생¼)ü 진단된 경우Õ÷ C73(½상선의 
Æ성신생¼)Õ õ당Ý는 질병으ü 봅니ö

· C50(ç방의 Æ성신생¼)÷ 폐ü 전÷되õ C78.0(폐의 ÷ì성 Æ성
신생¼)ü 진단된 경우Õ÷ C50(ç방의 Æ성신생¼)Õ õ당Ý는 질

h<제×½Ø=,<기Ð피부Ø=,<경계성종양=또는<½상선Ø=의 진단×정
은 병½ 또는 진단검ì의Þ의 전문의 ×증을 ¬진 ×Õ 의Ýí 내¼져
ý Ý며, ÷ 진단은 øÊ(fixed tissue)검ì, û세¼늘ø인검ì(fine 
needle aspiration) 또는 혈æ(hemic system)검ìÕ 대한 현û경 Í견을 
기Íü Ýíý þ니ö. ÷ 경우<제×½Ø=,<기Ð피부Ø=,<경계성종
양=또는<½상선Ø=의 진단×정 ÞØ은 상기 검ìÕ 의한 결üüì Þ
Ø으ü þ니ö. ýÿ  ̧ 상기Õ 의한 진단÷ ¬·ÝÉ Ï을 때Õ는 피ü
험×¬<제×½Ø=,<기Ð피부Ø=,<경계성종양=또는<½상선Ø=으
ü 진단 또는 Þ료를 ¿ì 있음을 증명할 만한 문ÝÖ된 기ý 또는 증거
¬ 있õý þ니ö.

@상기Õ 의한 진단÷ ¬·ÝÉ Ï을 때 [예Þ]A
· 피ü험×¬ øÊ검ì 등 병½ÞÉ 검ì를 ¿을 íçÇ÷ ¯Î한 병

증 ÆÖü ìý한 경우
· 종양의 À생부위 및 피ü험×의 신체상Ü 등의 ÷çü øÊ을 Ý출

Ý는 경우 생명의 위험을 Í래할 Ú 있õ 병½ÞÉ 검ì를 ÞÞ할 
Ú Ç는 경우   

i 한î표준질병·ì인분류 ÉîÝ의 'ìý 및 질병÷환의 분류번þ부í를 위
한 선정준ßü Éî'Õ 따ÿ C77~C80(불명×한, ÷ì성 및 상세불명 부
위의 Æ성신생¼(Ø))의 경우 ÿì성 Æ성신생¼(Ø)÷ ×인되는 경우Õ
는 원À부위(최Í À생한 부위)를 기준으ü 분류þ니ö. ö만, ÷ 경우Õ
÷ ÷ì성 및 상세불명 부위의 Æ성신생¼(Ø)(C77~C80)의 진단×정 Þ
Ø은 원ÀØ 진단×정 ÞØ으ü 변경되É Ï÷니ö.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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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으ü 봅니ö.
· C16(위의 Æ성신생¼)÷ 뇌ü 전÷되õ C79.3(뇌 및 뇌ú의 ÷ì성 

Æ성신생¼)ü 진단된 경우Õ÷ C16(위의 Æ성신생¼)Õ õ당Ý는 
질병으ü 봅니ö.

  
제4ø(ü험®을 É¯ÝÉ Ï는 ìç)
÷ û별þ관의 ü험®을 É¯ÝÉ Ï은 ìç는 ü통þ관 제5ø(ü험®을 É
¯ÝÉ Ï는 ìç) 제1항을 따¾니ö.

제5ø(û별þ관의 Í멸)
d 제1ø(ü험®의 É¯ìç)ÕÝ 정한<제×½Ø=,<기Ð피부Ø=,<경계

성종양=또는<½상선Ø=으ü  진단¿Å çìØ진단비를  1Þî 총
4Þ ü험®을 É¯한 때Õ는 ùÉú É¯ìç의 원인÷ 생긴 때부ñ ÷ û
별þ관은 Í멸½니ö. ÷ 경우 Þì는 ÷ û별þ관의 õþ환¯®을 É¯
ÝÉ Ï÷니ö.

e 피ü험×의 ìý으ü 인Ýí ÷ û별þ관ÕÝ 규정Ý는 ü험® É¯ìç
¬ 더 ÷상 À생할 Ú Ç는 경우Õ는 ÷ û별þ관은 ý 때부ñ 효½÷ 
Ç으며, ÷ 경우 Þì는 ÿü험료 및 õþ환¯® 산출방½ÝĀÕÝ 정Ý는 
¼Õ 따ÿ Þì¬ É¾한 ìý당Þ ÷ û별þ관의 계þ×É¾æ 및 û경
üü험료를 É¯þ니ö.

f 제2항의 계þ×É¾æ É¯ìç¬ À생한 경우 계þ×는 ü통þ관 제7ø
(ü험®의 청í) 제1항의 Ý류 중 계þ×É¾æ É¯ü 관련된 Ý류를 
제출Ýì 계þ×É¾æ을 청íÝíý þ니ö. 계þ×É¾æ의 É¯절ì
는 ü통þ관 제8ø(ü험®의 É¯절ì)의 규정을 따르며, É¯기ÿ의 ö
음 날부ñ É¯ÿ까É의 기간Õ 대한 ÷×의 계산은 ü험계þ대출÷율을 
연단위 ý½ü 계산þ니ö.

제6ø(준용규정)
÷ û별þ관ÕÝ 정ÝÉ Ï은 ì항은 ü통þ관을 따¾니ö.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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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3. 계Î암진단비(355간편¬È)ü장 특별약관

제1ø(ü험®의 É¯ìç)
d Þì는 ü험증권Õ 기재된 피ü험×¬ ÷ û별þ관의 ü험기간 중Õ ü

장¼Þÿ ÷후 ÿ계ÎØ(çìØ 및 전¾선Ø 제외)Ā(÷Ý ÿ계ÎØĀ÷ÿ 
þ니ö)으ü 진단 ×정된 경우Õ는 ÷ û별þ관의 ü험¬É®æ을 계Î
Ø진단비ü ü험Úø×Õ게 É¯þ니ö.

e 제1항의 ÿ계ÎØĀ ü장¼Þÿ은 ö음  þ를 따¾니ö.
   1. 첫 번째 ÿ계ÎØĀ :<첫번째Ø=진단×정ÿ부ñ ý날을 ÿýÝí 1년

÷ É난 날의 ö음날
   2. 두 번째 ÷후 ÿ계ÎØĀ : Ê전<계ÎØ=진단×정ÿ부ñ ý날을 ÿý

Ýí 1년÷ É난 날의 ö음날
@계ÎØ진단비 ü장¼Þÿ [예Þ]A

 

 계þÿ
<첫번째Ø=

진단×정
 제2항제1þ의
 <계ÎØ=
ü장¼Þÿ

<계ÎØ=
진단×정

 제2항제2þ의
 <계ÎØ=  ü장

¼Þÿ

90ÿ면Í 1년
경ü

1년
경ü

 2024.9.3 2025.10.1 2026.10.1 2029.6.10 2030.6.10
  2024.12.2

f 제2항 제1þÕÝ ÿ첫번째ØĀ은 ÿØĀü장¼Þÿ ÷후Õ 최Íü 진단¿은 
ÿØĀ을 말þ니ö.

g 제3항의 ÿØĀü장¼Þÿ은 ÷ û별þ관의 ü험계þÿ부ñ ý 날을 ÿý
Ýí 90ÿ÷ É난 날의 ö음날ü þ니ö. ÷ 경우 ü험계þÿ은 ÷ û별
þ관의 제1Þ ü험료를 ¿은 날ü þ니ö.

h 피ü험×¬ 계ÎØü장¼Þÿ ÷후Õ ìýÝì ý 후Õ 계ÎØ으ü ìý
한 ìä÷ ×인된 경우Õ는 제1항의 계ÎØ진단비를 É¯þ니ö. 



무배당 NH헤아림355건강보험2404(5~6종) 특별약관  ◀◀◀

- 225 -

제2ø(ü험® É¯Õ 관한 세부규정)
ü험Úø×와 Þì¬ 제1ø(ü험®의 É¯ìç)의 ü험® É¯ìçÕ 대õ 
þ의ÝÉ 못할 때는 ü험Úø×와 Þì¬ ý께 제3×를 정Ýì ý 제3×의 
의견Õ 따를 Ú 있÷니ö. 제3×는 의료½ 제3ø(의료기관)Õ 규정한 종þ
병원 ÍÎ 전문의 중Õ 정Ý며, ü험® É¯ìç 판정Õ ü는 의료비용은 
Þì¬ 전æ 부öþ니ö.

제3ø(첫번째Ø 및 계ÎØ의 정의 및 진단×정)
d ÷ û별þ관ÕÝ<Ø=또는<첫번째Ø=÷ÿ ý은 제8ì 한î표준질병･

ì인분류Õ 있õÝ Æ성신생¼(Ø)ü 분류되는 질병(@별표11A>Æ성신
생¼(Ø) 분류표?참ø)을 말þ니ö. ö만, 전Ø(前癌)상Ü(Ø으ü 변Ý기 
÷전 상Ü)(Premalignant condition or condition with malignant 
potential)와<기Ð피부Ø=및<½상선Ø=Õ õ당Ý는 질병은 제외þ니ö.

e ÷ û별þ관ÕÝ ÿ계ÎØĀ÷ÿ ý은 제8ì 한î표준질병･ì인분류Õ 있
õÝ Æ성신생¼(Ø)ü 분류되는 질병(@별표11A>Æ성신생¼(Ø) 분류
표?참ø)을 말þ니ö. ö만, 전Ø(前癌)상Ü(Ø으ü 변Ý기 ÷전 상
Ü)(Premalignant condition or condition with malignant potential)와
<기Ð피부Ø=,<½상선Ø=및  ÿ전¾선ØĀ은 제외þ니ö.

f 제1항 및 제2항ÕÝ 정한<기Ð피부Ø=÷ÿ ý은 제8ì 한î표준질병･
ì인분류 중 분류번þ C44(기Ð 피부의 Æ성신생¼)ü 분류되는 질병
(@별표11A>Æ성신생¼(Ø) 분류표?참ø)을 말þ니ö.

g 제1항 및 제2항ÕÝ 정한<½상선Ø=÷ÿ ý은 제8ì 한î표준질병･ì
인분류 중 분류번þ C73(½상선의 Æ성신생¼)ü 분류되는 질병(@별표
11A>Æ성신생¼(Ø) 분류표?참ø)을 말þ니ö.

h 제2항ÕÝ ÿ전¾선ØĀ÷ÿ ý은 제8ì 한î표준질병･ì인분류 중 분류번
þ C61(전¾선의 Æ성신생¼)ü 분류되는 질병(@별표11A>Æ성신생¼
(Ø) 분류표?참ø)을 말þ니ö.

i ÷ û별þ관ÕÝ ÿ계ÎØĀ은 제1ø(ü험®의 É¯ìç) 제2항ÕÝ 정한 
ÿ계ÎØĀ ü장¼Þÿ ÷후 진단 ×정된 ö음 þ의 Ø을 말þ니ö.

   1. Èü운 원À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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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전÷Ø
   3. 재ÀØ
   4. 잔íØ
j 제6항ÕÝ ÿÈü운 원ÀØĀ÷란 원À부위Õ À생한 Ø으ü ÿ첫번째ØĀ 

또는 ÿ계ÎØĀü ö른 øÊ병½ÞÉ û성(Histopathogical Appearance)
을 ¬진 Ø을 말þ니ö.

k 제6항ÕÝ ÿ전÷ØĀ÷란 원À부위의 Ø세ÿ¬ Èü운 장Íü 퍼져(î윤 
또는 원전÷) öÞ ý곳ÕÝ ×½를 èì, 계ÎÉ인 분열ü 성장ü정
을 거쳐 증ßÝ는 Ø을 말þ니ö.

l 제6항ÕÝ ÿ재ÀØĀ÷란 ÿ첫번째ØĀ 또는 ÿ계ÎØĀü 동ÿ한 øÊ병½Þ
É û성(Histopathological Appearance)을 ¬진 Ø으üÝ Þ료를 통õ 
몸ÕÝ ÿ첫번째ØĀ 또는 ÿ계ÎØĀ의 Ø세ÿ를 제거한 후 ý ÿ첫번째ØĀ 
또는 ÿ계ÎØĀ으ü 인Ýí È롭게 Ø÷ 출현되õ Þ료¬ 필Ö한 상Üü 
판명된 Ø을 말þ니ö.

m 제6항ÕÝ ÿ잔íØĀ÷란 ÿØĀü장¼Þÿ ÷후 ÿ첫번째ØĀ 또는 ÿ계ÎØĀ
의 진단부위Õ Ø세ÿ¬ ¸Å 있는 경우를 말þ니ö.

n ÿ첫번째ØĀ÷ 제5항ÕÝ 정한 ÿ전¾선ØĀ인 경우, 진단×정ÿü부ñ 1년 
후 ÿ계ÎØĀ ü장을 ¼ÞÝ되, 원À부위¬  ÿ전¾선ØĀ인 ÿ전÷ØĀ, ÿ전
¾선ØĀ의 ÿ재ÀØĀ 및 ÿ전¾선ØĀ의 ÿ잔íØĀÕ 대한 계ÎØ진단비는 
É¯ÝÉ Ï÷니ö.

o ÿ첫번째ØĀ의 진단×정은 병½ 또는 진단검ì의Þ의 전문의 ×증을 ¬
진 ×Õ 의Ýí 내¼져ý Ý며, ÷ 진단은 øÊ(fixed tissue)검ì, û세
¼늘ø인검ì(fine needle aspiration) 또는 혈æ(hemic system)검ìÕ 
대한 현û경 Í견을 기Íü Ýíý þ니ö. ÷ 경우 ÿ첫번째ØĀ의 진단
×정 ÞØ은 상기 검ìÕ 의한 결üüì ÞØ으ü þ니ö. ýÿ  ̧ 상기
Õ 의한 진단÷ ¬·ÝÉ Ï을 때Õ는 피ü험×¬ ÿ첫번째ØĀ으ü 진단 
또는 Þ료를 ¿ì 있음을 증명할 만한 문ÝÖ된 기ý 또는 증거¬ 있õ
ý þ니ö.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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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기Õ 의한 진단÷ ¬·ÝÉ Ï을 때 [예Þ]A
· 피ü험×¬ øÊ검ì 등 병½ÞÉ 검ì를 ¿을 íçÇ÷ ¯Î한 병

증 ÆÖü ìý한 경우
· 종양의 À생부위 및 피ü험×의 신체상Ü 등의 ÷çü øÊ을 Ý출

Ý는 경우 생명의 위험을 Í래할 Ú 있õ 병½ÞÉ 검ì를 ÞÞ할 
Ú Ç는 경우   

@ç의ì항A
한î표준질병ì인분류 ÉîÝ의 "ìý 및 질병÷환의 분류번þ부í를 
위한 선정준ßü Éî"Õ 따ÿ C77~C80(불명×한, ÷ì성 및 상세불
명 부위의 Æ성신생¼(Ø))의 경우 ÿì성 Æ성신생¼(Ø)÷ ×인되는 
경우Õ는 원À부위(최Í À생한 부위)를 기준으ü 분류þ니ö. ö만, 
÷ 경우Õ÷ ÷ì성 및 상세불명 부위의 Æ성신생¼(Ø)(C77~C80)의 
진단×정 ÞØ은 원ÀØ 진단×정 ÞØ으ü 변경되É Ï÷니ö.   

@예ÞA
· C73(½상선의 Æ성신생¼)÷ ½프절ü 전÷되õ C77 (½프절의 ÷

ì성 및 상세불명의 Æ성신생¼)ü 진단된 경우Õ÷ C73(½상선의 
Æ성신생¼)Õ õ당Ý는 질병으ü 봅니ö

· C50(ç방의 Æ성신생¼)÷ 폐ü 전÷되õ C78.0(폐의 ÷ì성 Æ성
신생¼)ü 진단된 경우Õ÷ C50(ç방의 Æ성신생¼)Õ õ당Ý는 질
병으ü 봅니ö.

· C16(위의 Æ성신생¼)÷ 뇌ü 전÷되õ C79.3(뇌 및 뇌ú의 ÷ì성 
Æ성신생¼)ü 진단된 경우Õ÷ C16(위의 Æ성신생¼)Õ õ당Ý는 
질병으ü 봅니ö.

  

p ÿ계ÎØĀ의 진단×정은 병½ 또는 진단검ì의Þ의 전문의 ×증을 ¬진 
×Õ 의Ýí 내¼져ý Ý며, ÷ 진단은 øÊ(fixed tissue)검ì, û세¼늘
ø인검ì(fine needle aspiration) 또는 혈æ(hemic system)검ìÕ 대한 
현û경 Í견을 기Íü Ýíý þ니ö. ÷ 경우 ÿ계ÎØĀ의 진단×정 Þ
Ø은 상기 검ìÕ 의한 결üüì ÞØ으ü þ니ö. ýÿ  ̧ 상기Õ 의한 
진단÷ ¬·ÝÉ Ï을 때Õ는 피ü험×¬ ÿ계ÎØĀ으ü 진단 또는 Þ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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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Ø방ì선Þ료, 항Øþ¼Þ료 및 ÚàA
1. 항Ø방ì선Þ료: 방ì선종양Þü 전문의 ×증을 ¬진 ×¬ 피ü

험× Ø의 ÊÙÉ인 Þ료를 »É으ü ìÕ너É 전½방ì선(ionizing 
radiation)을 øì(照射)Ýí Ø세ÿ를 ý÷는 Þ료½

2. 항Øþ¼Þ료: õ당 진료ü»의 전문의 ×증을 ¬진 ×¬ 피ü험
× Ø의 ÊÙÉ인 Þ료를 »É으ü ÖÞÖ½ 또는 면îÖ½(의Þ계
ÕÝ 항Øþ¼ü 동ÿ한 Þ료효ü¬ 있öì 인정Ý는 면îÖ½Õ 
한ý)Õ 의õ 항Øþ¼을 þíÝí Þ료Ý는 것

3. Úà
  d 병원 또는 의원의 의ì 면허를 ¬진 ×Õ 의Ýí Þ료¬ 필ÖÝ

öì 인정된 경우üÝ ×Ý 등ÕÝ Þ료¬ 곤란Ýí 의료기관Õ
Ý 의ì의 관½ ÝÕ ÊÙÉ인 Þ료를 »É으ü 의료기í를 ì
용Ýí 생체(⽣Ü)Õ 절단(切斷)(û정부위를 잘ÿ내는 것), 절제
(切除)(û정부위를 잘ÿ Çå는 것) 등의 øØ(操作)을 ¬Ý는 것
을 말ý. 

     또한, ü건ýÉ부 산Ý 신의료기à평¬위원Þ(향후 제÷변경ÞÕ
는 동 위원Þ와 동ÿ한 기·을 ÚÞÝ는 기관)ü부ñ Í전성ü 
Þ료효ü를 인정¿은 최신 Úà기½÷ ÿý¼. ö만, ø인(吸引, 
üì기 등으ü 빨Åø÷는 것), 천×(穿刺, ¼늘 또는 관을 꽂Å 
체æ·øÊ을 뽑Å내거  ̧ þ¼을 üÉÝ는 것)등의 øÞ 및 신경

(Ø의 ÊÙÉ인 Þ료를 »É으ü 한 항Ø방ì선Þ료, 항Øþ¼Þ료 또는 
Úà)를 ¿ì 있음을 증명할 만한 문ÝÖ된 기ý 또는 증거¬ 있õý þ
니ö. ö만, Þ료ÞØÕÝ Ø세ÿ의 잔존÷ ×인되É Ï은 ØÕ 대한 Þ
료(üøÉ 또는 예방ÉØÞ료)는 제외þ니ö.

@상기Õ 의한 진단÷ ¬·ÝÉ Ï을 때 [예Þ]A
· 피ü험×¬ øÊ검ì 등 병½ÞÉ 검ì를 ¿을 íçÇ÷ ¯Î한 병

증 ÆÖü ìý한 경우
· 종양의 À생부위 및 피ü험×의 신체상Ü 등의 ÷çü øÊ을 Ý출

Ý는 경우 생명의 위험을 Í래할 Ú 있õ 병½ÞÉ 검ì를 ÞÞ할 
Ú Ç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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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神經)ì단(NERVE BLOCK)은 제외ý.
  e 의료기관÷ÿ ý은 의료½ 제3ø(의료기관) 제2항Õ 정한 î내의 

병원, 의원 또는 î외의 의료관련½ÕÝ 정한 의료기관을 말ý.
@신의료기à평¬위원ÞA

의료½ 제54ø(신의료기à평¬위원Þ의 설Þ 등)Õ 의거 설Þ된 
위원ÞüÝ 신의료기àÕ 관한 최ì의 î의기í를 말þ니ö.

@계ÎØ진단비 ü장예Þ1A제6항 제1þ, 제2þ 및 제3þ의 예Þ
 Èü운 원ÀØ, 전÷Ø, 재ÀØ

1년 경ü 6¼월 경ü 6¼월 경ü 1년 경ü

2024.1.1 2025.1.1 2025.7.1 2026.1.1  
    2026.1.5  2027.1.5

<첫번째Ø=
진단×정ÿ

두 번째 Ø 
진단×정ÿ

세 번째 Ø 
진단×정ÿ

 ́번째 Ø
진단×정ÿ

ö섯 번째 Ø 
진단×정ÿ

É¯ 부É¯ É¯  É¯
@계ÎØ진단비 ü장예Þ2A제6항 제4þ의 예Þ
 잔íØ

1년경ü 1년 경ü 1년 경ü

2024.1.1 2025.1.1 2026.1.1 2027.1.1
<첫번째Ø=
진단×정ÿ

첫 번째Ø
Ø세ÿ¬ 

¸Å 있는 경우
첫 번째Ø
Ø세ÿ¬ 

¸Å 있는 경우
첫 번째Ø
Ø세ÿ¬ 

¸Å 있는 경우

É¯ É¯ 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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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ÎØ진단비 ü장예Þ3A제6항 제4þ의 예Þ
 잔íØ

6¼월 경ü 6¼월 경ü 1년 경ü

 2024.1.1 2024.7.1 2025.1.1 2026.1.1
<첫번째Ø=
진단×정ÿ

두 번째Ø
진단×정ÿ

두 번째Ø 
Ø세ÿ¬ 

¸Å 있는 경우
두 번째Ø 
Ø세ÿ¬ 

¸Å 있는 경우

 부É¯ É¯ É¯

제4ø(ü험®을 É¯ÝÉ Ï는 ìç)
Þì는 ö음 중 õ² 한 ¬É의 경우ü 인Ýí ü험® É¯ìç¬ À생한 
때Õ는 ü험®을 É¯ÝÉ Ï÷니ö.
 1. ü통þ관 제5ø(ü험®을 É¯ÝÉ Ï는 ìç) 제1항ÕÝ 정한 ì항
 2. 제1ø(ü험®의 É¯ìç)ÕÝ 정한 계ÎØ진단비 É¯ìç¬ À생Ýì 

õ당 É¯ìçÀ생ÿü부ñ 1년 ÷내Õ ÿ계ÎØĀ으ü 진단 ×정된 경우

제5ø(ü험료의 ¹É을 연체Ýí õÉ된 계þ의 부활(효½Þý))
d 부활(효½Þý)되는 ÷ û별þ관의 ü장¼Þ는 ü통þ관<제1절 ÿ반ø

항=제28ø(ü험료의 ¹É을 연체Ýí õÉ된 계þ의 부활(효½Þý))를 
따¾니ö. 

e 제1항Õ 따ÿ õÉ된 û별þ관의 부활(효½Þý)Ý는 경우Õ는 ö음  
þ를 É용þ니ö.

   1. ÷ û별þ관÷ õÉ되기 전Õ ÿ첫번째ØĀ으ü 진단 ×정되É Ï은 경
우<Ø=ü장¼Þÿ은 부활(효½Þý)ÿ부ñ ý 날을 ÿýÝí 90ÿ
÷ É난 날의 ö음날ü þ니ö. 

   2. ÷ û별þ관÷ õÉ되기 전Õ ÿ첫번째ØĀ 또는 ÿ계ÎØĀ으ü 진단 ×
정 된 경우 ÿ계ÎØĀ ü장¼Þÿ은 부활(효½Þý)ÿ부ñ ý 날을 ÿ
ýÝí 1년÷ É난 날의 ö음날ü þ니ö.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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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ø(û별þ관의 무효)
ö음 중 한 ¬ÉÕ õ당Ý는 경우Õ는 ÷ û별þ관을 무효ü Ý며 ÷û ¹
É한 ü험료를 돌¼ü¾니ö. ö만, Þì의 ì의 또는 üäü ÷ û별þ관÷ 
무효ü 된 경우와 Þì¬ 승¹ 전Õ 무효È을 알Ý거  ̧ 알 Ú 있É음Õ÷ 
ü험료를 반환ÝÉ Ï은 경우Õ는 ü험료를 ¹É한 날의 ö음날부ñ 반환ÿ
까É의 기간Õ 대Ýí Þì는 ÷ 계þ의 ü험계þ대출 ÷율을 연단위 ý½
ü 계산한 ®æ을 더Ýí 돌¼ ü¾니ö.
 1. 피ü험×¬ 계þÿü부ñ 제1ø(ü험®의 É¯ìç) 제4항ÕÝ 정한

<Ø=ü장¼Þÿ 전ÿ ÷전Õ<첫번째Ø=으ü 진단×정 되는 경우
 2. 계þ을 체결할 때 계þÕÝ 정한 피ü험×의 ¸÷Õ û달되É거  ̧Íü

되É을 경우. ö만, Þì¬ ¸÷의 íæ를 À견ÝÆ을 때 ÷û 계þ¸÷
Õ ÷달한 경우Õ는 ç효한 계þ으ü 봅니ö.

제7ø(û별þ관의 Í멸)
d ÷ û별þ관의 ü험기간 중Õ ö음Õ õ당Ý는 경우 ÷ û별þ관은 ý 

때부ñ 효½÷ Ç으며,<ü험료 및 õþ환¯® 산출방½Ý=Õ 따ÿ Þ
ì는 ý때까É É¾한 ÷ û별þ관의 계þ×É¾æ 및 û경üü험료를 
É¯þ니ö. 또한, Þì는 ÷를 계þ× 및 피ü험×Õ게 Ý면(등기우편 
등), 전Ö(음성ú음) 또는 전×문Ý 등으ü 알¼ü¾니ö.

   1. ÿ첫번째ØĀ÷ 진단×정되É Ïì, ÷ û별þ관의 ü험기간 종료ÿ까
É의 잔í ü험기간÷ ý 날을 ÿýÝí 1년 ÷Ý인 경우

   2. ÿ계ÎØĀ÷ 진단×정되õ 계ÎØ진단비 É¯ìç¬ À생Ýì, 잔íü
험기간÷ 진단×정ÿ을 ÿýÝí 1년 ÷Ý인 경우

e 피ü험×¬ ü험기간 중Õ ìý한 경우Õ는 ÷ û별þ관은 Í멸되며,
<ü험료 및 õþ환¯® 산출방½Ý=ÕÝ 정Ý는 ¼Õ 따ÿ Þì¬ É
¾한 ìý당Þ ÷ û별þ관의 계þ×É¾æ 및 û경üü험료를 É¯þ니ö.

f 제1항 및 제2항의 계þ×É¾æ É¯ìç¬ À생한 경우 계þ×는 ü통
þ관 제7ø(ü험®의 청í) 제1항의 Ý류 중 계þ×É¾æ É¯ü 관련
된 Ý류를 제출Ýì 계þ×É¾æ을 청íÝíý þ니ö. 계þ×É¾æ의 
É¯절ì는 ü통þ관 제8ø(ü험®의 É¯절ì)의 규정을 따르며, 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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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ÿ의 ö음 날부ñ É¯ÿ까É의 기간Õ 대한 ÷×의 계산은 ü험계þ
대출÷율을 연단위 ý½ü 계산þ니ö.

   
제8ø(준용규정) 
÷ û별þ관ÕÝ 정ÝÉ Ï은 ì항은 ü통þ관을 따¾니ö.

2-14. 암수술비(유사암제외)(355간편¬È)ü장 특별약관

 
제1ø(ü험®의 É¯ìç)
d Þì는 ü험증권Õ 기재된 피ü험×¬ ÷ û별þ관의 ü험기간 중Õ 제2

항ÕÝ 정한 ü장¼Þÿ ÷후Õ<Ø=으ü 진단 ×정되ì, ý<Ø=의 
Þ료를 ÊÙÉ인 »É으ü 제4ø(Úà의 정의와 장Í)ÕÝ 정한 Úà을 
¿은 경우Õ는 Úà 1Þ당 Å래ÕÝ 정한 ®æ을 ØÚà비(çìØ제외)
ü ü험Úø×Õ게 É¯þ니ö. 

í  분
지¯®æ

계약일로부터 1년 미만 계약일로부터 1년 이상

<Ø=ÚàÞ ÷ û별þ관 ü험¬É®æ의 
50%

÷ û별þ관 ü험¬É®æ의 
100%

e 제1항의<ü장¼Þÿ=은<Ø=의 경우 ÷ û별þ관의 ü험계þÿ(÷Ý
<ü험계þÿ=÷ÿ þ니ö)부ñ ý 날을 ÿýÝí 90ÿ÷ É난 날의 ö
음날ü þ니ö. ÷ 경우 ü험계þÿ은 ÷ û별þ관의 제1Þ ü험료를 ¿
은 날을 말þ니ö.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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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ØÚà비(çìØ제외) ü장¼Þÿ [예Þ] A

 <<암=>

90ÿ ü장 제외
ü험¬É®æ의 100%ü험¬É®æ의 50%

± ± ±
 최Í계þÿ <Ø=ü장 ¼Þÿ 1년 경üÞØ
 (2024년4월10ÿ)  (2024년7월9ÿ) (2025년4월10ÿ)

제2ø(ü험® É¯Õ 관한 세부규정)
d 항Ø방ì선 및 항Øþ¼Þ료는 ØÚà비(çìØ제외)¬ É¯되É Ï÷니ö.
e ü험Úø×와 Þì¬ 제1ø(ü험®의 É¯ìç)의 ü험® É¯ìçÕ 대

õ þ의ÝÉ 못할 때는 ü험Úø×와 Þì¬ ý께 제3×를 정Ýì ý 제
3×의 의견Õ 따를 Ú 있÷니ö. 제3×는 의료½ 제3ø(의료기관)Õ 규
정한 종þ병원 ÍÎ 전문의 중Õ 정Ý며, ü험® É¯ìç 판정Õ ü는 
의료비용은 Þì¬ 전æ 부öþ니ö.

제3ø(Ø의 정의 및 진단×정)
d ÷ û별þ관ÕÝ<Ø=÷ÿ ý은 제8ì 한î표준질병･ì인분류Õ 있õÝ 

Æ성신생¼(Ø)ü 분류되는 질병(@별표11A>Æ성신생¼(Ø) 분류표?참
ø)을 말þ니ö. ö만, 전Ø(前癌)상Ü(Ø으ü 변Ý기 ÷전 상
Ü)(Premalignant condition or condition with malignant potential)와
<기Ð피부Ø=및<½상선Ø=은 제외þ니ö.

e 제1항ÕÝ 정한<기Ð피부Ø=÷ÿ ý은 제8ì 한î표준질병･ì인분류 
중 분류번þ C44(기Ð 피부의 Æ성신생¼)ü 분류되는 질병(@별표11A
>Æ성신생¼(Ø) 분류표?참ø)을 말þ니ö.

f 제1항ÕÝ 정한<½상선Ø=÷ÿ ý은 제8ì 한î표준질병･ì인분류 중 
분류번þ C73(½상선의 Æ성신생¼)ü 분류되는 질병(@별표11A>Æ성
신생¼(Ø) 분류표?참ø)을 말þ니ö.

g<Ø=의 진단×정은 병½ 또는 진단검ì의Þ의 전문의 ×증을 ¬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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Õ 의Ýí 내¼져ý Ý며, ÷ 진단은 øÊ(fixed tissue)검ì, û세¼늘ø
인검ì(fine needle aspiration) 또는 혈æ(hemic system)검ìÕ 대한 현
û경 Í견을 기Íü Ýíý þ니ö. ÷ 경우<Ø=의 진단×정 ÞØ은 
상기 검ìÕ 의한 결üüì ÞØ으ü þ니ö. ýÿ  ̧ 상기Õ 의한 진단
÷ ¬·ÝÉ Ï을 때Õ는 피ü험×¬<Ø=으ü 진단 또는 Þ료를 ¿ì 
있음을 증명할 만한 문ÝÖ된 기ý 또는 증거¬ 있õý þ니ö.

@상기Õ 의한 진단÷ ¬·ÝÉ Ï을 때 [예Þ]A
· 피ü험×¬ øÊ검ì 등 병½ÞÉ 검ì를 ¿을 íçÇ÷ ¯Î한 병

증 ÆÖü ìý한 경우
· 종양의 À생부위 및 피ü험×의 신체상Ü 등의 ÷çü øÊ을 Ý출

Ý는 경우 생명의 위험을 Í래할 Ú 있õ 병½ÞÉ 검ì를 ÞÞ할 
Ú Ç는 경우   

h 한î표준질병·ì인분류 ÉîÝ의 'ìý 및 질병÷환의 분류번þ부í를 위
한 선정준ßü Éî'Õ 따ÿ C77~C80(불명×한, ÷ì성 및 상세불명 부
위의 Æ성신생¼(Ø))의 경우 ÿì성 Æ성신생¼(Ø)÷ ×인되는 경우Õ
는 원À부위(최Í À생한 부위)를 기준으ü 분류þ니ö. ö만, ÷ 경우Õ
÷ ÷ì성 및 상세불명 부위의 Æ성신생¼(Ø)(C77~C80)의 진단×정 Þ
Ø은 원ÀØ 진단×정 ÞØ으ü 변경되É Ï÷니ö.

@예ÞA
· C73(½상선의 Æ성신생¼)÷ ½프절ü 전÷되õ C77 (½프절의 ÷

ì성 및 상세불명의 Æ성신생¼)ü 진단된 경우Õ÷ C73(½상선의 
Æ성신생¼)Õ õ당Ý는 질병으ü 봅니ö

· C50(ç방의 Æ성신생¼)÷ 폐ü 전÷되õ C78.0(폐의 ÷ì성 Æ성
신생¼)ü 진단된 경우Õ÷ C50(ç방의 Æ성신생¼)Õ õ당Ý는 질
병으ü 봅니ö.

· C16(위의 Æ성신생¼)÷ 뇌ü 전÷되õ C79.3(뇌 및 뇌ú의 ÷ì성 
Æ성신생¼)ü 진단된 경우Õ÷ C16(위의 Æ성신생¼)Õ õ당Ý는 
질병으ü 봅니ö.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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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ø(Úà의 정의와 장Í)
d ÷ û별þ관ÕÝ ÿÚàĀ÷ÿ ý은 병원 또는 의원의 의ì의 면허를 ¬진 

×(÷Ý ÿ의ìĀÿ þ니ö)Õ 의Ýí Þ료¬ 필ÖÝöì 인정된 경우üÝ 
의료기관ÕÝ 의ì의 관½ ÝÕ Þ료를 ÊÙÉ인 »É으ü 의료기í를 
ì용Ýí 생체(⽣Ü)Õ 절단(切斷, û정부위를 잘ÿ내는 것), 절제(切除, 
û정부위를 잘ÿ Çå는 것) 등의 øØ(操作)을 ¬Ý는 것을 말þ니ö.

e 제1항의 ÿÚàĀÕ는 ü건ýÉ부 산Ý 신의료기à평¬위원Þ(향후 제÷변
경ÞÕ는 동 위원Þ와 동ÿ한 기·을 ÚÞÝ는 기관)ü부ñ Í전성ü Þ
료효ü를 인정¿은 최신 Úà기½÷ ÿý½니ö.

@신의료기à평¬위원ÞA
의료½ 제54ø(신의료기à평¬위원Þ의 설Þ 등)Õ 의거 설Þ된 위원
ÞüÝ 신의료기àÕ 관한 최ì의 î의기í를 말þ니ö.   

f 제1항의 Úà은 ×Ý 등ÕÝ Þ료¬ 곤란Ýí 의료½ 제3ø(의료기관) 
제2항Õ 정한 î내의 병원, 의원 또는 î외의 의료관련½ÕÝ 정한 의료
기관ÕÝ Þ한 것Õ 한þ니ö.

g 제1항의<Úà=은<항Ø방ì선Þ료=와<항Øþ¼Þ료=는 제외þ니ö.
h 제4항의<항Ø방ì선Þ료=ÿ ý은 방ì선종양Þü 전문의 ×증을 ¬

진×¬ 피ü험×의 Ø의 ÊÙÉ인 Þ료를 »É으ü ìÕ너É 전½ 방ì
선(ionizing radiation)을 øìÝí Ø세ÿ를 ý÷는 Þ료½을 말þ니ö.

i 제4항의<항Øþ¼Þ료=ÿ ý은 õ당 진료ü»의 전문의 ×증을 ¬진
×¬ 피ü험×의 Ø의 ÊÙÉ인 Þ료를 »É으ü ÖÞÖ½ 또는 면îÖ
½Õ 의õ 항Øþ¼을 þíÝí Þ료Ý는 것을 말þ니ö.

j 제1항의 ÚàÕÝ Å래  þ의 ì항은 제외þ니ö.
   1. ø인(吸引, üì기 등으ü 빨Åø÷는 것)
   2. 천×(穿刺, ¼늘 또는 관을 꽂Å 체æㆍøÊ을 뽑Å내거  ̧ þ¼을 ü

ÉÝ는 것)등의 øÞ
   3. 신경(神經) ì단(NERVE BLOCK)
   4. û용성형 »É의 Úà
   5. 피È(避妊) »É의 Ú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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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 검ì 및 진단을 위한 Úà(생검(生檢), ý½경검ì(ú腔鏡檢査) 등)
   7. 기Ð Úà의 정의Õ õ당ÝÉ Ï는 Þà

@기Ð Úà의 정의Õ õ당ÝÉ Ï는 Þà(예Þ)A
 - 절¼, ¼농 또는 ÷관ýÉà
 - ÝÉ정þ류 관련 ìü파/À÷È정þ폐쇄à
 - IPL(Intense Pulsed Light) : Å÷피엘 À÷È Þà
 - Ý간판 관련 경ú외 신경ì단à, ìü파 열Þ료à
 - Þ, ÞÚ, Þ은, Þ근, Þø골의 ÜÞ
 - 기Ð ÷와 çì한 Þà
※ 본 Þàø은 Úà의 정의Õ õ당ÝÉ Ï는 Þà의 예Þü, 예ÞÕ 

기재되õ 있É Ïö Ý더ÿ÷ Úà의 정의Õ õ당ÝÉ Ï는 경우 
ü상되É Ï÷니ö.

  

  
제5ø(û별þ관의 무효)
ö음 중 한 ¬ÉÕ õ당Ý는 경우Õ는 ÷ û별þ관을 무효ü Ý며 ÷û ¹
É한 ü험료를 돌¼ü¾니ö. ö만, Þì의 ì의 또는 üäü ÷ û별þ관÷ 
무효ü 된 경우와 Þì¬ 승¹ 전Õ 무효È을 알Ý거  ̧ 알 Ú 있É음Õ÷ 
ü험료를 반환ÝÉ Ï은 경우Õ는 ü험료를 ¹É한 날의 ö음날부ñ 반환ÿ
까É의 기간Õ 대Ýí Þì는 ÷ 계þ의 ü험계þ대출 ÷율을 연단위 ý½
ü 계산한 ®æ을 더Ýí 돌¼ ü¾니ö.
 1. 피ü험×¬ ü험계þÿü부ñ 제1ø(ü험®의 É¯ìç) 제2항ÕÝ 정

한 ü장¼Þÿ의 전ÿ ÷전Õ<Ø=으ü 진단×정 되는 경우
 2. 계þ을 체결할 때 계þÕÝ 정한 피ü험×의 ¸÷Õ û달되É거  ̧Íü

되É을 경우. ö만, Þì¬ ¸÷의 íæ를 À견ÝÆ을 때 ÷û 계þ¸÷
Õ ÷달한 경우Õ는 ç효한 계þ으ü 봅니ö.

제6ø(ü험료의 ¹É을 연체Ýí õÉ된 계þ의 부활(효½Þý))
부활(효½Þý)되는 ÷ û별þ관의 ü장¼Þ는 ü통þ관 제28ø(ü험료의 
¹É을 연체Ýí õÉ된 계þ의 부활(효½Þý))를 따¾니ö. ÷ 경우 부활
(효½Þý)ÿ을 계þÿü Ýí 제1ø(ü험®의 É¯ìç) 제2항의 ü장¼Þ
ÿ을 É용þ니ö.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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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ø(ü험®을 É¯ÝÉ Ï는 ìç)
÷ û별þ관의 ü험®을 É¯ÝÉ Ï은 ìç는 ü통þ관 제5ø(ü험®을 É
¯ÝÉ Ï는 ìç) 제1항을 따¾니ö.

제8ø(û별þ관의 Í멸)
d 피ü험×¬ ü험기간 중Õ ìý한 경우Õ는 ÷ û별þ관은 Í멸되며,

<ü험료 및 õþ환¯® 산출방½Ý=ÕÝ 정Ý는 ¼Õ 따ÿ Þì¬ É
¾한 ìý당Þ ÷ û별þ관의 계þ×É¾æ 및 û경üü험료를 É¯þ니ö.

e 제1항의 계þ×É¾æ É¯ìç¬ À생한 경우 계þ×는 ü통þ관 제7ø
(ü험®의 청í) 제1항의 Ý류 중 계þ×É¾æ É¯ü 관련된 Ý류를 
제출Ýì 계þ×É¾æ을 청íÝíý þ니ö. 계þ×É¾æ의 É¯절ì
는 ü통þ관 제8ø(ü험®의 É¯절ì)의 규정을 따르며, É¯기ÿ의 ö
음 날부ñ É¯ÿ까É의 기간Õ 대한 ÷×의 계산은 ü험계þ대출÷율을 
연단위 ý½ü 계산þ니ö.

제9ø(준용규정)
÷ û별þ관ÕÝ 정ÝÉ Ï은 ì항은 ü통þ관을 따¾니ö.

2-15. 유사암수술비(355간편¬È)ü장 특별약관

제1ø(ü험®의 É¯ìç)
Þì는 ü험증권Õ 기재된 피ü험×¬ ÷ û별þ관의 ü험기간 중Õ<제×
½Ø=,<기Ð피부Ø=,<경계성종양=또는<½상선Ø=으ü 진단 ×정되ì, 
ý<제×½Ø=,<기Ð피부Ø=,<경계성종양=또는<½상선Ø=의 Þ료를 
ÊÙÉ인 »É으ü 제4ø(Úà의 정의와 장Í)ÕÝ 정한 Úà을 ¿은 경우
Õ는 Úà 1Þ당 Å래ÕÝ 정한 ®æ을 çìØÚà비ü ü험Úø×Õ게 É
¯þ니ö.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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í  분
지¯®æ

계약일로부터 1년 미만 계약일로부터 1년 이상

<제×½Ø=,<기Ð피부Ø=,
<경계성종양=또는
<½상선Ø=ÚàÞ

÷ û별þ관 
ü험¬É®æ의 50%

÷ û별þ관 
ü험¬É®æ의 100%

제2ø(ü험® É¯Õ 관한 세부규정)
d 항Ø방ì선 및 항Øþ¼Þ료는 çìØÚà비¬ É¯되É Ï÷니ö.
e ü험Úø×와 Þì¬ 제1ø(ü험®의 É¯ìç)의 ü험® É¯ìçÕ 대

õ þ의ÝÉ 못할 때는 ü험Úø×와 Þì¬ ý께 제3×를 정Ýì ý 제
3×의 의견Õ 따를 Ú 있÷니ö. 제3×는 의료½ 제3ø(의료기관)Õ 규
정한 종þ병원 ÍÎ 전문의 중Õ 정Ý며, ü험® É¯ìç 판정Õ ü는 
의료비용은 Þì¬ 전æ 부öþ니ö.

제3ø(제×½Ø, 기Ð피부Ø, 경계성종양, ½상선Ø의 정의 및 진단×정)
d 제1ø(ü험®의 É¯ìç)ÕÝ 정한<제×½Ø=÷ÿ ý은 제8ì 한î표

준질병･ì인분류Õ 있õÝ 제×½신생¼ü 분류되는 질병(@별표12A
>제×½신생¼ 분류표?참ø)을 말þ니ö.

e 제1ø(ü험®의 É¯ìç)ÕÝ 정한<기Ð피부Ø=÷ÿ ý은 제8ì 한î
표준질병･ì인분류 중 분류번þ C44(기Ð 피부의 Æ성신생¼)ü 분류되
는 질병(@별표11A>Æ성신생¼(Ø) 분류표?참ø)을 말þ니ö.

f 제1ø(ü험®의 É¯ìç)ÕÝ 정한<경계성종양=÷ÿ ý은 제8ì 한î
표준질병･ì인분류 중 Þ동양ß 불명 또는 û상의 신생¼ 분류표ÕÝ 정
한 질병(@별표13A>Þ동양ß 불명 또는 û상의 신생¼ 분류표?참ø)
을 말þ니ö.

g 제1ø(ü험®의 É¯ìç)ÕÝ 정한<½상선Ø=÷ÿ ý은 제8ì 한î표
준질병･ì인분류 중 분류번þ C73(½상선의 Æ성신생¼)ü 분류되는 질
병(@별표11A>Æ성신생¼(Ø) 분류표?참ø)을 말þ니ö.

h<제×½Ø=,<기Ð피부Ø=,<경계성종양=또는<½상선Ø=의 진단×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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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ÞA
· C73(½상선의 Æ성신생¼)÷ ½프절ü 전÷되õ C77 (½프절의 ÷

ì성 및 상세불명의 Æ성신생¼)ü 진단된 경우Õ÷ C73(½상선의 
Æ성신생¼)Õ õ당Ý는 질병으ü 봅니ö

· C50(ç방의 Æ성신생¼)÷ 폐ü 전÷되õ C78.0(폐의 ÷ì성 Æ성
신생¼)ü 진단된 경우Õ÷ C50(ç방의 Æ성신생¼)Õ õ당Ý는 질
병으ü 봅니ö.

은 병½ 또는 진단검ì의Þ의 전문의 ×증을 ¬진 ×Õ 의Ýí 내¼져
ý Ý며, ÷ 진단은 øÊ(fixed tissue)검ì, û세¼늘ø인검ì(fine 
needle aspiration) 또는 혈æ(hemic system)검ìÕ 대한 현û경 Í견을 
기Íü Ýíý þ니ö. ÷ 경우<제×½Ø=,<기Ð피부Ø=,<경계성종
양=또는<½상선Ø=의 진단×정 ÞØ은 상기 검ìÕ 의한 결üüì Þ
Ø으ü þ니ö. ýÿ  ̧ 상기Õ 의한 진단÷ ¬·ÝÉ Ï을 때Õ는 피ü
험×¬<제×½Ø=,<기Ð피부Ø=,<경계성종양=또는<½상선Ø=으
ü 진단 또는 Þ료를 ¿ì 있음을 증명할 만한 문ÝÖ된 기ý 또는 증거
¬ 있õý þ니ö.

@상기Õ 의한 진단÷ ¬·ÝÉ Ï을 때 [예Þ]A
· 피ü험×¬ øÊ검ì 등 병½ÞÉ 검ì를 ¿을 íçÇ÷ ¯Î한 병

증 ÆÖü ìý한 경우
· 종양의 À생부위 및 피ü험×의 신체상Ü 등의 ÷çü øÊ을 Ý출

Ý는 경우 생명의 위험을 Í래할 Ú 있õ 병½ÞÉ 검ì를 ÞÞ할 
Ú Ç는 경우   

i 한î표준질병·ì인분류 ÉîÝ의 'ìý 및 질병÷환의 분류번þ부í를 위
한 선정준ßü Éî'Õ 따ÿ C77~C80(불명×한, ÷ì성 및 상세불명 부
위의 Æ성신생¼(Ø))의 경우 ÿì성 Æ성신생¼(Ø)÷ ×인되는 경우Õ
는 원À부위(최Í À생한 부위)를 기준으ü 분류þ니ö. ö만, ÷ 경우Õ
÷ ÷ì성 및 상세불명 부위의 Æ성신생¼(Ø)(C77~C80)의 진단×정 Þ
Ø은 원ÀØ 진단×정 ÞØ으ü 변경되É Ï÷니ö.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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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16(위의 Æ성신생¼)÷ 뇌ü 전÷되õ C79.3(뇌 및 뇌ú의 ÷ì성 
Æ성신생¼)ü 진단된 경우Õ÷ C16(위의 Æ성신생¼)Õ õ당Ý는 
질병으ü 봅니ö.

  
제4ø(Úà의 정의와 장Í)
d ÷ û별þ관ÕÝ ÿÚàĀ÷ÿ ý은 병원 또는 의원의 의ì의 면허를 ¬진 

×(÷Ý ÿ의ìĀÿ þ니ö)Õ 의Ýí Þ료¬ 필ÖÝöì 인정된 경우üÝ 
의료기관ÕÝ 의ì의 관½ ÝÕ Þ료를 ÊÙÉ인 »É으ü 의료기í를 
ì용Ýí 생체(⽣Ü)Õ 절단(切斷, û정부위를 잘ÿ내는 것), 절제(切除, 
û정부위를 잘ÿ Çå는 것) 등의 øØ(操作)을 ¬Ý는 것을 말þ니ö.

e 제1항의 ÿÚàĀÕ는 ü건ýÉ부 산Ý 신의료기à평¬위원Þ(향후 제÷변
경ÞÕ는 동 위원Þ와 동ÿ한 기·을 ÚÞÝ는 기관)ü부ñ Í전성ü Þ
료효ü를 인정¿은 최신 Úà기½÷ ÿý½니ö.

@신의료기à평¬위원ÞA
의료½ 제54ø(신의료기à평¬위원Þ의 설Þ 등)Õ 의거 설Þ된 위원
ÞüÝ 신의료기àÕ 관한 최ì의 î의기í를 말þ니ö.   

f 제1항의 Úà은 ×Ý 등ÕÝ Þ료¬ 곤란Ýí 의료½ 제3ø(의료기관) 
제2항Õ 정한 î내의 병원, 의원 또는 î외의 의료관련½ÕÝ 정한 의료
기관ÕÝ Þ한 것Õ 한þ니ö.

g 제1항의<Úà=은<항Ø방ì선Þ료=와<항Øþ¼Þ료=는 제외þ니ö.
h 제4항의<항Ø방ì선Þ료=ÿ ý은 방ì선종양Þü 전문의 ×증을 ¬

진×¬ 피ü험×의 Ø의 ÊÙÉ인 Þ료를 »É으ü ìÕ너É 전½ 방ì
선(ionizing radiation)을 øìÝí Ø세ÿ를 ý÷는 Þ료½을 말þ니ö.

i 제4항의<항Øþ¼Þ료=ÿ ý은 õ당 진료ü»의 전문의 ×증을 ¬진
×¬ 피ü험×의 Ø의 ÊÙÉ인 Þ료를 »É으ü ÖÞÖ½ 또는 면îÖ
½Õ 의õ 항Øþ¼을 þíÝí Þ료Ý는 것을 말þ니ö.

j 제1항의 ÚàÕÝ Å래  þ의 ì항은 제외þ니ö.
   1. ø인(吸引, üì기 등으ü 빨Åø÷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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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천×(穿刺, ¼늘 또는 관을 꽂Å 체æㆍøÊ을 뽑Å내거  ̧ þ¼을 ü
ÉÝ는 것)등의 øÞ

   3. 신경(神經) ì단(NERVE BLOCK)
   4. û용성형 »É의 Úà
   5. 피È(避妊) »É의 Úà
   6. 검ì 및 진단을 위한 Úà(생검(生檢), ý½경검ì(ú腔鏡檢査) 등)
   7. 기Ð Úà의 정의Õ õ당ÝÉ Ï는 Þà

@기Ð Úà의 정의Õ õ당ÝÉ Ï는 Þà(예Þ)A
 - 절¼, ¼농 또는 ÷관ýÉà
 - ÝÉ정þ류 관련 ìü파/À÷È정þ폐쇄à
 - IPL(Intense Pulsed Light) : Å÷피엘 À÷È Þà
 - Ý간판 관련 경ú외 신경ì단à, ìü파 열Þ료à
 - Þ, ÞÚ, Þ은, Þ근, Þø골의 ÜÞ
 - 기Ð ÷와 çì한 Þà
※ 본 Þàø은 Úà의 정의Õ õ당ÝÉ Ï는 Þà의 예Þü, 예ÞÕ 

기재되õ 있É Ïö Ý더ÿ÷ Úà의 정의Õ õ당ÝÉ Ï는 경우 
ü상되É Ï÷니ö.

  

  
제5ø(ü험®을 É¯ÝÉ Ï는 ìç)
÷ û별þ관의 ü험®을 É¯ÝÉ Ï은 ìç는 ü통þ관 제5ø(ü험®을 É
¯ÝÉ Ï는 ìç) 제1항을 따¾니ö.

제6ø(û별þ관의 Í멸)
d 피ü험×¬ ü험기간 중Õ ìý한 경우Õ는 ÷ û별þ관은 Í멸되며,

<ü험료 및 õþ환¯® 산출방½Ý=ÕÝ 정Ý는 ¼Õ 따ÿ Þì¬ É
¾한 ìý당Þ ÷ û별þ관의 계þ×É¾æ 및 û경üü험료를 É¯þ니ö.

e 제1항의 계þ×É¾æ É¯ìç¬ À생한 경우 계þ×는 ü통þ관 제7ø
(ü험®의 청í) 제1항의 Ý류 중 계þ×É¾æ É¯ü 관련된 Ý류를 
제출Ýì 계þ×É¾æ을 청íÝíý þ니ö. 계þ×É¾æ의 É¯절ì
는 ü통þ관 제8ø(ü험®의 É¯절ì)의 규정을 따르며, É¯기ÿ의 ö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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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 날부ñ É¯ÿ까É의 기간Õ 대한 ÷×의 계산은 ü험계þ대출÷율을 
연단위 ý½ü 계산þ니ö.

제7ø(준용규정)
÷ û별þ관ÕÝ 정ÝÉ Ï은 ì항은 ü통þ관을 따¾니ö.

2-16. 항암방사선·약물Þ료비(최Í1회한)(355간편¬È)ü장 특별약관

제1ø(ü험®의 É¯ìç)
d Þì는 ü험증권Õ 기재된 피ü험×¬ ÷ û별þ관의 ü험기간 중Õ 제2

항ÕÝ 정한 ü장¼Þÿ ÷후Õ<Ø=,<기Ð피부Ø=또는<½상선Ø=
으ü 진단 ×정되ì, ý<Ø=,<기Ð피부Ø=또는<½상선Ø=의 Þ료
를 ÊÙÉ인 »É으ü 항Ø방ì선·þ¼Þ료를 ¿은 경우Õ는  최Í 
1ÞÕ 한Ýí Å래Õ 정한 ®æ을 항Ø방ì선·þ¼Þ료비ü ü험Úø×
Õ게 É¯þ니ö. 단,<Ø=으ü 항Ø방ì선·þ¼Þ료비를 É¯¿은 ÷후
Õ<기Ð피부Ø=또는<½상선Ø=으ü 항Ø방ì선·þ¼Þ료를 ¿은 경
우Õ는<기Ð피부Ø=또는<½상선Ø=Õ 대한 항Ø방ì선·þ¼Þ료비는 
É¯ÝÉ Ï÷니ö.

í  분
지¯®æ

계약일로부터 1년 미만 계약일로부터 1년 이상

<Ø=으ü 
항Ø방ì선·항Øþ¼

Þ료Þ
÷ û별þ관 

ü험¬É®æ의 50% 
÷ û별þ관 

ü험¬É®æ의 100%

<기Ð피부Ø=또는<½상
선Ø=으ü 항Ø방ì선·항
Øþ¼Þ료Þ

÷ û별þ관 
ü험¬É®æ의 10%

÷ û별þ관 
ü험¬É®æ의 20%

e 제1항의<ü장¼Þÿ=은<Ø=의 경우 ÷ û별þ관의 ü험계þÿ(÷Ý
<ü험계þÿ=÷ÿ þ니ö)부ñ ý 날을 ÿýÝí 90ÿ÷ É난 날의 ö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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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날ü Ý며,<기Ð피부Ø=및<½상선Ø=Õ 대한 ü장¼Þÿ은 ü험계
þÿü þ니ö. ÷ 경우 ü험계þÿ은 ÷ û별þ관의 제1Þ ü험료를 ¿
은 날을 말þ니ö.

@ 항Ø방ì선·þ¼Þ료비(최Í1Þ한) ü장¼Þÿ [예Þ] A
 <<암=>

90ÿ ü장 제외 ü험¬É®æ의 100%ü험¬É®æ의 50%
± ± ±

 최Í계þÿ
 (2024년 4월 10ÿ)

<Ø=ü장 ¼Þÿ
 (2024년 7월 9ÿ)

 1년 경üÞØ
 (2025년 4월 10ÿ)

 

 <<기Ð피부암=또는<½상선암=>

ü험¬É®æ의 20%
ü험¬É®æ의 10%

±  ±
 최Í계þÿ(ü장¼Þÿ)
 (2024년 4월 10ÿ)

1년 경üÞØ
(2025년 4월 10ÿ)

  

f 제1항의<항Ø방ì선Þ료=ÿ ý은 방ì선종양Þü 전문의 ×증을 ¬
진 ×¬ 피ü험×의<Ø=,<기Ð피부Ø=또는<½상선Ø=의 ÊÙÉ인 
Þ료를 »É으ü ìÕ너É 전½방ì선(ionizing radiation)을 øì(照射)Ý
í Ø세ÿ를 ý÷는 Þ료½을 말þ니ö.

g 제1항의<항Øþ¼Þ료=ÿ ý은 õ당 진료ü»의 전문의 ×증을 ¬진 
×¬ 피ü험×의<Ø=,<기Ð피부Ø=또는<½상선Ø=의 ÊÙÉ인 Þ
료를 »É으ü ÖÞÖ½ 또는 면îÖ½Õ 의õ 항Øþ¼을 þíÝí Þ
료Ý는 것을 말þ니ö.

제2ø(ü험® É¯Õ 관한 세부규정)
ü험Úø×와 Þì¬ 제1ø(ü험®의 É¯ìç)의 ü험® É¯ìçÕ 대õ 
þ의ÝÉ 못할 때는 ü험Úø×와 Þì¬ ý께 제3×를 정Ýì ý 제3×의 
의견Õ 따를 Ú 있÷니ö. 제3×는 의료½ 제3ø(의료기관)Õ 규정한 종þ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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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 ÍÎ 전문의 중Õ 정Ý며, ü험® É¯ìç 판정Õ ü는 의료비용은 
Þì¬ 전æ 부öþ니ö.

제3ø(Ø, 기Ð피부Ø, ½상선Ø의 정의 및 진단×정)
d ÷ û별þ관ÕÝ<Ø=÷ÿ ý은 제8ì 한î표준질병･ì인분류Õ 있õÝ 

Æ성신생¼(Ø)ü 분류되는 질병(@별표11A>Æ성신생¼(Ø) 분류표?참
ø)을 말þ니ö. ö만, 전Ø(前癌)상Ü(Ø으ü 변Ý기 ÷전 상
Ü)(Premalignant condition or condition with malignant potential)와 
C44(기Ð 피부의 Æ성신생¼) 및 C73(½상선의 Æ성신생¼)Õ õ당Ý는 
질병은 제외þ니ö.

e 제1ø(ü험®의 É¯ìç)ÕÝ 정한<기Ð피부Ø=÷ÿ ý은 제8ì 한î
표준질병･ì인분류 중 분류번þ C44(기Ð 피부의 Æ성신생¼)ü 분류되
는 질병(@별표11A>Æ성신생¼(Ø) 분류표?참ø)을 말þ니ö.

f 제1ø(ü험®의 É¯ìç)ÕÝ 정한<½상선Ø=÷ÿ ý은 제8ì 한î표
준질병･ì인분류 중 분류번þ C73(½상선의 Æ성신생¼)ü 분류되는 질
병(@별표11A>Æ성신생¼(Ø) 분류표?참ø)을 말þ니ö.

g<Ø=,<기Ð피부Ø=또는<½상선Ø=의 진단×정은 병½ 또는 진단검
ì의Þ의 전문의 ×증을 ¬진 ×Õ 의Ýí 내¼져ý Ý며, ÷ 진단은 
øÊ(fixed tissue)검ì, û세¼늘ø인검ì(fine needle aspiration) 또는 
혈æ(hemic system)검ìÕ 대한 현û경 Í견을 기Íü Ýíý þ니ö. 
÷ 경우<Ø=,<기Ð피부Ø=또는<½상선Ø=의 진단×정 ÞØ은 상기 
검ìÕ 의한 결üüì ÞØ으ü þ니ö. ýÿ  ̧ 상기Õ 의한 진단÷ ¬
·ÝÉ Ï을 때Õ는 피ü험×¬<Ø=,<기Ð피부Ø=또는<½상선Ø=
으ü 진단 또는 Þ료를 ¿ì 있음을 증명할 만한 문ÝÖ된 기ý 또는 증
거¬ 있õý þ니ö.

@상기Õ 의한 진단÷ ¬·ÝÉ Ï을 때 [예Þ]A
· 피ü험×¬ øÊ검ì 등 병½ÞÉ 검ì를 ¿을 íçÇ÷ ¯Î한 병

증 ÆÖü ìý한 경우
· 종양의 À생부위 및 피ü험×의 신체상Ü 등의 ÷çü øÊ을 Ý출

Ý는 경우 생명의 위험을 Í래할 Ú 있õ 병½ÞÉ 검ì를 ÞÞ할 
Ú Ç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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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 한î표준질병·ì인분류 ÉîÝ의 'ìý 및 질병÷환의 분류번þ부í를 위
한 선정준ßü Éî'Õ 따ÿ C77~C80(불명×한, ÷ì성 및 상세불명 부
위의 Æ성신생¼(Ø))의 경우 ÿì성 Æ성신생¼(Ø)÷ ×인되는 경우Õ
는 원À부위(최Í À생한 부위)를 기준으ü 분류þ니ö. ö만, ÷ 경우Õ
÷ ÷ì성 및 상세불명 부위의 Æ성신생¼(Ø)(C77~C80)의 진단×정 Þ
Ø은 원ÀØ 진단×정 ÞØ으ü 변경되É Ï÷니ö.

@예ÞA
· C73(½상선의 Æ성신생¼)÷ ½프절ü 전÷되õ C77 (½프절의 ÷

ì성 및 상세불명의 Æ성신생¼)ü 진단된 경우Õ÷ C73(½상선의 
Æ성신생¼)Õ õ당Ý는 질병으ü 봅니ö

· C50(ç방의 Æ성신생¼)÷ 폐ü 전÷되õ C78.0(폐의 ÷ì성 Æ성
신생¼)ü 진단된 경우Õ÷ C50(ç방의 Æ성신생¼)Õ õ당Ý는 질
병으ü 봅니ö.

· C16(위의 Æ성신생¼)÷ 뇌ü 전÷되õ C79.3(뇌 및 뇌ú의 ÷ì성 
Æ성신생¼)ü 진단된 경우Õ÷ C16(위의 Æ성신생¼)Õ õ당Ý는 
질병으ü 봅니ö.

  

제4ø(û별þ관의 무효)
ö음 중 한 ¬ÉÕ õ당Ý는 경우Õ는 ÷ û별þ관을 무효ü Ý며 ÷û ¹
É한 ü험료를 돌¼ü¾니ö. ö만, Þì의 ì의 또는 üäü ÷ û별þ관÷ 
무효ü 된 경우와 Þì¬ 승¹ 전Õ 무효È을 알Ý거  ̧ 알 Ú 있É음Õ÷ 
ü험료를 반환ÝÉ Ï은 경우Õ는 ü험료를 ¹É한 날의 ö음날부ñ 반환ÿ
까É의 기간Õ 대Ýí Þì는 ÷ 계þ의 ü험계þ대출 ÷율을 연단위 ý½
ü 계산한 ®æ을 더Ýí 돌¼ ü¾니ö.
 1. 피ü험×¬ ü험계þÿü부ñ 제1ø(ü험®의 É¯ìç) 제2항ÕÝ 정

한 ü장¼Þÿ의 전ÿ ÷전Õ<Ø=으ü 진단×정 되는 경우
 2. 계þ을 체결할 때 계þÕÝ 정한 피ü험×의 ¸÷Õ û달되É거  ̧Íü

되É을 경우. ö만, Þì¬ ¸÷의 íæ를 À견ÝÆ을 때 ÷û 계þ¸÷
Õ ÷달한 경우Õ는 ç효한 계þ으ü 봅니ö.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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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ø(ü험료의 ¹É을 연체Ýí õÉ된 계þ의 부활(효½Þý))
부활(효½Þý)되는 ÷ û별þ관의 ü장¼Þ는 ü통þ관 제28ø(ü험료의 
¹É을 연체Ýí õÉ된 계þ의 부활(효½Þý))를 따¾니ö. ÷ 경우 부활
(효½Þý)ÿ을 계þÿü Ýí 제1ø(ü험®의 É¯ìç) 제2항의 ü장¼Þ
ÿ을 É용þ니ö.

제6ø(ü험®을 É¯ÝÉ Ï는 ìç)
÷ û별þ관의 ü험®을 É¯ÝÉ Ï은 ìç는 ü통þ관 제5ø(ü험®을 É
¯ÝÉ Ï는 ìç) 제1항을 따¾니ö.

제7ø(û별þ관의 Í멸)
d 제1ø(ü험®의 É¯ìç)ÕÝ 정한<Ø=으ü 인한 항Ø방ì선·þ¼Þ

료비(<기Ð피부Ø=및<½상선Ø=으ü 인한 항Ø방ì선∙þ¼Þ료Þ 제
외)를 É¯한 경우Õ는 ý 손õü상의 원인÷ 생긴 때부ñ ÷ û별þ관
은 Í멸되며, ÷ û별þ관의 õþ환¯®을 É¯ÝÉ Ï÷니ö.

e 피ü험×의 ìý으ü 인Ýí ÷ û별þ관ÕÝ 규정Ý는 ü험® É¯ìç
¬ 더 ÷상 À생할 Ú Ç는 경우Õ는 ÷ û별þ관은 ý 때부ñ 효½÷ 
Ç으며, ÷ 경우 Þì는 ÿü험료 및 õþ환¯® 산출방½ÝĀÕÝ 정Ý는 
¼Õ 따ÿ Þì¬ É¾한 ìý당Þ ÷ û별þ관의 계þ×É¾æ 및 û경
üü험료를 É¯þ니ö.

f 제2항의 계þ×É¾æ É¯ìç¬ À생한 경우 계þ×는 ü통þ관 제7ø
(ü험®의 청í) 제1항의 Ý류 중 계þ×É¾æ É¯ü 관련된 Ý류를 
제출Ýì 계þ×É¾æ을 청íÝíý þ니ö. 계þ×É¾æ의 É¯절ì
는 ü통þ관 제8ø(ü험®의 É¯절ì)의 규정을 따르며, É¯기ÿ의 ö
음 날부ñ É¯ÿ까É의 기간Õ 대한 ÷×의 계산은 ü험계þ대출÷율을 
연단위 ý½ü 계산þ니ö.

제8ø(준용규정)
÷ û별þ관ÕÝ 정ÝÉ Ï은 ì항은 ü통þ관을 따¾니ö.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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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항Ø방ì선·þ¼Þ료비(연간1Þ한) ü장¼Þÿ [예Þ] A

 <<암=>

90ÿ ü장 제외
ü험¬É®æ의 100%

ü험¬É®æ의 50%
± ± ±

 최Í계þÿ
 (2024년 4월 10ÿ)

<Ø=ü장 ¼Þÿ
 (2024년 7월 9ÿ)

 1년 경üÞØ
 (2025년 4월 10ÿ)

2-17. 항암방사선·약물Þ료비(연간1회한)(355간편¬È)ü장 특별약관

제1ø(ü험®의 É¯ìç)
d Þì는 ü험증권Õ 기재된 피ü험×¬ ÷ û별þ관의 ü험기간 중Õ 제2

항ÕÝ 정한 ü장¼Þÿ ÷후Õ<Ø=,<기Ð피부Ø=또는<½상선Ø=
으ü 진단 ×정되ì, ý<Ø=,<기Ð피부Ø=또는<½상선Ø=의 Þ료
를 ÊÙÉ인 »É으ü 항Ø방ì선·þ¼Þ료를 ¿은 경우Õ는  연간 
1ÞÕ 한Ýí Å래Õ 정한 ®æ을 항Ø방ì선·þ¼Þ료비(연간1Þ한)으
ü ü험Úø×Õ게 É¯þ니ö. 

í  분
지¯®æ

계약일로부터 1년 미만 계약일로부터 1년 이상

<Ø=으ü 항Ø방ì선·
항Øþ¼Þ료Þ

÷ û별þ관 
ü험¬É®æ의 50% 

÷ û별þ관 
ü험¬É®æ의 100%

<기Ð피부Ø=또는<½상
선Ø=으ü 항Ø방ì선·항
Øþ¼Þ료Þ

÷ û별þ관 
ü험¬É®æ의 10%

÷ û별þ관 
ü험¬É®æ의 20%

e 제1항의<ü장¼Þÿ=은<Ø=의 경우 ÷ û별þ관의 ü험계þÿ부ñ 
ý 날을 ÿýÝí 90ÿ÷ É난날의 ö음날ü Ý며,<기Ð피부Ø=및<½
상선Ø=Õ 대한 ü장¼Þÿ은 ü험계þÿü þ니ö. ÷ 경우 ü험계þ
ÿ은 ÷ û별þ관의 제1Þ ü험료를 ¿은 날을 말þ니ö.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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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Ð피부암=또는<½상선암=>

ü험¬É®æ의 20%
ü험¬É®æ의 10%

±  ±
 최Í계þÿ(ü장¼Þÿ)
 (2024년 4월 10ÿ)

1년 경üÞØ
(2025년 4월 10ÿ)

f 제1항의<항Ø방ì선Þ료=ÿ ý은 방ì선종양Þü 전문의 ×증을 ¬
진 ×¬ 피ü험×의<Ø=,<기Ð피부Ø=또는<½상선Ø=의 ÊÙÉ인 
Þ료를 »É으ü ìÕ너É 전½방ì선(ionizing radiation)을 øì(照射)Ý
í Ø세ÿ를 ý÷는 Þ료½을 말þ니ö.

g 제1항의<항Øþ¼Þ료=ÿ ý은 õ당 진료ü»의 전문의 ×증을 ¬진 
×¬ 피ü험×의<Ø=,<기Ð피부Ø=또는<½상선Ø=의 ÊÙÉ인 Þ
료를 »É으ü ÖÞÖ½ 또는 면îÖ½Õ 의õ 항Øþ¼을 þíÝí Þ
료Ý는 것을 말þ니ö.

« 제1항의<연간=÷ÿ ý은 ü험계þÿü부ñ ý1년 단위ü ÷래Ý는 계
þõ당ÿ 전ÿ까É의 기간을 의ûþ니ö.

제2ø(ü험® É¯Õ 관한 세부규정)
ü험Úø×와 Þì¬ 제1ø(ü험®의 É¯ìç)의 ü험® É¯ìçÕ 대õ 
þ의ÝÉ 못할 때는 ü험Úø×와 Þì¬ ý께 제3×를 정Ýì ý 제3×의 
의견Õ 따를 Ú 있÷니ö. 제3×는 의료½ 제3ø(의료기관)Õ 규정한 종þ
병원 ÍÎ 전문의 중Õ 정Ý며, ü험® É¯ìç 판정Õ ü는 의료비용은 
Þì¬ 전æ 부öþ니ö.

제3ø(Ø, 기Ð피부Ø, ½상선Ø의 정의 및 진단×정)
d ÷ û별þ관ÕÝ<Ø=÷ÿ ý은 제8ì 한î표준질병･ì인분류Õ 있õÝ 

Æ성신생¼(Ø)ü 분류되는 질병(@별표11A>Æ성신생¼(Ø) 분류표?참ø)
을 말þ니ö. ö만, 전Ø(前癌)상Ü(Ø으ü 변Ý기 ÷전 상Ü)(Premaligna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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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ndition or condition with malignant potential)와 C44(기Ð 피부의 
Æ성신생¼) 및 C73(½상선의 Æ성신생¼)Õ õ당Ý는 질병은 제외þ
니ö.

e 제1ø(ü험®의 É¯ìç)ÕÝ 정한<기Ð피부Ø=÷ÿ ý은 제8ì 한î
표준질병･ì인분류 중 분류번þ C44(기Ð 피부의 Æ성신생¼)ü 분류되
는 질병(@별표11A>Æ성신생¼(Ø) 분류표?참ø)을 말þ니ö.

f 제1ø(ü험®의 É¯ìç)ÕÝ 정한<½상선Ø=÷ÿ ý은 제8ì 한î표
준질병･ì인분류 중 분류번þ C73(½상선의 Æ성신생¼)ü 분류되는 질
병(@별표11A>Æ성신생¼(Ø) 분류표?참ø)을 말þ니ö. 

g<Ø=,<기Ð피부Ø=또는<½상선Ø=의 진단×정은 병½ 또는 진단검
ì의Þ의 전문의 ×증을 ¬진 ×Õ 의Ýí 내¼져ý Ý며, ÷ 진단은 
øÊ(fixed tissue)검ì, û세¼늘ø인검ì(fine needle aspiration) 또는 
혈æ(hemic system)검ìÕ 대한 현û경 Í견을 기Íü Ýíý þ니ö. 
÷ 경우<Ø=,<기Ð피부Ø=또는<½상선Ø=의 진단×정 ÞØ은 상기 
검ìÕ 의한 결üüì ÞØ으ü þ니ö. ýÿ  ̧ 상기Õ 의한 진단÷ ¬
·ÝÉ Ï을 때Õ는 피ü험×¬<Ø=,<기Ð피부Ø=또는<½상선Ø=
으ü 진단 또는 Þ료를 ¿ì 있음을 증명할 만한 문ÝÖ된 기ý 또는 증
거¬ 있õý þ니ö.

@상기Õ 의한 진단÷ ¬·ÝÉ Ï을 때 [예Þ]A
· 피ü험×¬ øÊ검ì 등 병½ÞÉ 검ì를 ¿을 íçÇ÷ ¯Î한 병

증 ÆÖü ìý한 경우
· 종양의 À생부위 및 피ü험×의 신체상Ü 등의 ÷çü øÊ을 Ý출

Ý는 경우 생명의 위험을 Í래할 Ú 있õ 병½ÞÉ 검ì를 ÞÞ할 
Ú Ç는 경우   

h 한î표준질병·ì인분류 ÉîÝ의 'ìý 및 질병÷환의 분류번þ부í를 위
한 선정준ßü Éî'Õ 따ÿ C77~C80(불명×한, ÷ì성 및 상세불명 부
위의 Æ성신생¼(Ø))의 경우 ÿì성 Æ성신생¼(Ø)÷ ×인되는 경우Õ
는 원À부위(최Í À생한 부위)를 기준으ü 분류þ니ö. ö만, ÷ 경우Õ
÷ ÷ì성 및 상세불명 부위의 Æ성신생¼(Ø)(C77~C80)의 진단×정 Þ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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Ø은 원ÀØ 진단×정 ÞØ으ü 변경되É Ï÷니ö.

@예ÞA
· C73(½상선의 Æ성신생¼)÷ ½프절ü 전÷되õ C77 (½프절의 ÷

ì성 및 상세불명의 Æ성신생¼)ü 진단된 경우Õ÷ C73(½상선의 
Æ성신생¼)Õ õ당Ý는 질병으ü 봅니ö

· C50(ç방의 Æ성신생¼)÷ 폐ü 전÷되õ C78.0(폐의 ÷ì성 Æ성
신생¼)ü 진단된 경우Õ÷ C50(ç방의 Æ성신생¼)Õ õ당Ý는 질
병으ü 봅니ö.

· C16(위의 Æ성신생¼)÷ 뇌ü 전÷되õ C79.3(뇌 및 뇌ú의 ÷ì성 
Æ성신생¼)ü 진단된 경우Õ÷ C16(위의 Æ성신생¼)Õ õ당Ý는 
질병으ü 봅니ö.

  

  
제4ø(û별þ관의 무효) 
ö음 중 한 ¬ÉÕ õ당Ý는 경우Õ는 ÷ û별þ관을 무효ü Ý며 ÷û ¹
É한 ü험료를 돌¼ü¾니ö. ö만, Þì의 ì의 또는 üäü ÷ û별þ관÷ 
무효ü 된 경우와 Þì¬ 승¹ 전Õ 무효È을 알Ý거  ̧ 알 Ú 있É음Õ÷ 
ü험료를 반환ÝÉ Ï은 경우Õ는 ü험료를 ¹É한 날의 ö음날부ñ 반환ÿ
까É의 기간Õ 대Ýí Þì는 ÷ 계þ의 ü험계þ대출 ÷율을 연단위 ý½
ü 계산한 ®æ을 더Ýí 돌¼ ü¾니ö.
 1. 피ü험×¬ ü험계þÿü부ñ 제1ø(ü험®의 É¯ìç) 제2항ÕÝ 정

한 ü장¼Þÿ의 전ÿ ÷전Õ<Ø=으ü 진단×정 되는 경우
 2. 계þ을 체결할 때 계þÕÝ 정한 피ü험×의 ¸÷Õ û달되É거  ̧Íü

되É을 경우. ö만, Þì¬ ¸÷의 íæ를 À견ÝÆ을 때 ÷û 계þ¸÷
Õ ÷달한 경우Õ는 ç효한 계þ으ü 봅니ö.

제5ø(ü험료의 ¹É을 연체Ýí õÉ된 계þ의 부활(효½Þý))
부활(효½Þý)되는 ÷ û별þ관의 ü장¼Þ는 ü통þ관 제28ø(ü험료의 
¹É을 연체Ýí õÉ된 계þ의 부활(효½Þý))을 따¾니ö. ÷ 경우 부활
(효½Þý)ÿ을 ü험계þÿü Ýí 제1ø(ü험®의 É¯ìç) 제2항의 ü장
¼Þÿ을 É용þ니ö.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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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ø(ü험®을 É¯ÝÉ Ï는 ìç)
÷ û별þ관의 ü험®을 É¯ÝÉ Ï은 ìç는 ü통þ관 제5ø(ü험®을 É
¯ÝÉ Ï는 ìç) 제1항을 따¾니ö.

제7ø(û별þ관의 Í멸)
d 피ü험×¬ ü험기간 중Õ ìý한 경우Õ는 ÷ û별þ관은 Í멸되며,

<ü험료 및 õþ환¯® 산출방½Ý=ÕÝ 정Ý는 ¼Õ 따ÿ Þì¬ É¾한 
ìý당Þ ÷ û별þ관의 계þ×É¾æ 및 û경üü험료를 É¯þ니ö.

 ̈제1항의 계þ×É¾æ É¯ìç¬ À생한 경우 계þ×는 ü통þ관 제7ø
(ü험®의 청í) 제1항의 Ý류 중 계þ×É¾æ É¯ü 관련된 Ý류를 
제출Ýì 계þ×É¾æ을 청íÝíý þ니ö. 계þ×É¾æ의 É¯절ì
는 ü통þ관 제8ø(ü험®의 É¯절ì)의 규정을 따르며, É¯기ÿ의 ö
음 날부ñ É¯ÿ까É의 기간Õ 대한 ÷×의 계산은 ü험계þ대출÷율을 
연단위 ý½ü 계산þ니ö.

제8ø(준용규정)
÷ û별þ관ÕÝ 정ÝÉ Ï은 ì항은 ü통þ관을 따¾니ö.

2-18. 암Ê접Þ료È원일당(요양병원제외, 1일÷상180일한÷)
(355간편¬È)ü장 특별약관 

제1ø(ü험®의 É¯ìç)
d Þì는 ü험증권Õ 기재된 피ü험×¬ ÷ û별þ관의 ü험기간 중Õ 제2

항ÕÝ 정한 ü장¼Þÿ ÷후Õ<Ø=,<제×½Ø=,<기Ð피부Ø=,<경
계성종양=또는<½상선Ø=으ü 진단 ×정되ì, ý<Ø=,<제×½Ø=,
<기Ð피부Ø=,<경계성종양=또는<½상선Ø=의 ÊÙÉ인 Þ료를 »
É으ü 병원(Ö양병원 제외) 또는 의원Õ É원Ýí Þ료를 ¿은 경우Õ
는 É원 첫날부ñ É원 1ÿ당 Å래의 ®æ을 ØÊÙÞ료É원ÿ당(Ö양병
원제외, 1ÿ÷상180ÿ한÷)으ü ü험Úø×Õ게 É¯þ니ö.

   ö만, ØÊÙÞ료É원ÿ당(Ö양병원제외, 1ÿ÷상180ÿ한÷)의 É¯ÿÚ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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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1Þ É원당 180ÿ을 한÷ü þ니ö.

í  분

지¯®æ

계약일로부터 
1년 미만

계약일로부터 
1년 이상

ÿØĀ의 ÊÙÉ인 Þ료를 
»É으ü É원Þ

1ÿ당 ÷ û별þ관 
ü험¬É®æ의 

50%

1ÿ당 ÷ û별þ관 
ü험¬É®æ의 

100%
<제×½Ø=,<기Ð피부Ø=,

<경계성종양=또는<½상선Ø=의 
ÊÙÉ인 Þ료를 »É으ü É원Þ

1ÿ당 ÷ û별þ관 
ü험¬É®æ의 

10%

1ÿ당 ÷ û별þ관 
ü험¬É®æ의 

20%
e 제1항의<ü장¼Þÿ=은<Ø=의 경우 ÷ û별þ관의 ü험계þÿ(÷Ý

<ü험계þÿ=÷ÿ þ니ö)부ñ ý 날을 ÿýÝí 90ÿ÷ É난 날의 ö
음날ü Ý며,<제×½Ø=,<기Ð피부Ø=,<경계성종양=또는<½상선
Ø=의 ü장¼Þÿ은 ü험계þÿü þ니ö. ÷ 경우 ü험계þÿ은 ÷ û
별þ관의 제1Þ ü험료를 ¿은 날을 말þ니ö.

0암Ê접Þ료È원일당(요양병원제외, 1일÷상180일한÷) ü장¼Þ일[예Þ]1

 <<암=>

90ÿ ü장 제외 ü험¬É®æ의 100%ü험¬É®æ의 50%
± ± ±

 최Í계þÿ
 (2024년 4월 10ÿ)

<Ø=ü장 ¼Þÿ
 (2024년 7월 9ÿ)

 1년 경üÞØ
 (2025년 4월 10ÿ)

 

 <<제×리암=,<기Ð피부암=,<경계성종양=또는<½상선암=>

ü험¬É®æ의 20%
ü험¬É®æ의 10%

±  ±
 최Í계þÿ(ü장¼Þÿ)
 (2024년 4월 10ÿ)

1년 경üÞØ
(2025년 4월 10ÿ)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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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ø(ü험® É¯Õ 관한 세부규정) 
d 피ü험×¬ ü험기간 중Õ 동ÿ한<Ø=,<제×½Ø=,<기Ð피부Ø=,

<경계성종양=또는<½상선Ø=의 ÊÙÉ인 Þ료를 »É으ü 2Þ ÷상 
É원한 경우Õ는 ÷를 1Þ É원으ü üÅ  É원ÿÚ를 더þ니ö. 

e 제1항Õ÷ 불íÝì 동ÿ한<Ø=,<제×½Ø=,<기Ð피부Ø=,<경계성
종양=또는<½상선Ø=Õ 대한 É원÷ÿ÷ ØÊÙÞ료É원ÿ당(Ö양병
원제외, 1ÿ÷상180ÿ한÷)÷ É¯된 최종É원의 퇴원ÿ부ñ 180ÿ÷ 
경üÝí ¼Þ한 É원은 Èü운 É원으ü 봅니ö. ö만, ö음ü 같÷ Ø
ÊÙÞ료É원ÿ당(Ö양병원제외, 1ÿ÷상180ÿ한÷)÷ É¯된 최종É원
ÿ부ñ 180ÿ÷ 경üÝ÷ý 퇴원Ç÷ 계Î É원중인 경우Õ는 ØÊÙÞ
료É원ÿ당(Ö양병원제외, 1ÿ÷상180ÿ한÷)÷ É¯된 최종É원ÿ의 ý 
ö음날을 퇴원ÿü 봅니ö.

@ØÊÙÞ료É원ÿ당(Ö양병원제외, 1ÿ÷상180ÿ한÷)[예Þ]A
 최ÍÉ원ÿ É원ÿ당÷ É¯된

최종É원ÿ   ü장재¼

 퇴원Ç÷ 계ÎÉ원
ü장

(180ÿ)
ü장제외
(180ÿ)

ü장
(180ÿ)

f 피ü험×¬ 병원(Ö양병원 제외) 또는 의원을 ÷전Ýí É원한 경우Õ÷ 
동ÿ한<Ø=,<제×½Ø=,<기Ð피부Ø=,<경계성종양=또는<½상선
Ø=의 ÊÙÉ인 Þ료를 »É으ü É원한 경우Õ는 계ÎÝí É원한 것
으ü üÅ  É원ÿÚ를 더þ니ö.

g 피ü험×¬<Ø=,<제×½Ø=,<기Ð피부Ø=,<경계성종양=또는<½
상선Ø=Õ 대한 ü장¼Þÿ ÷후 É원Ýí Þ료를 ¿던 중 ü험기간÷ 
만료되É을 때Õ÷ 퇴원Ý기 전까É의 계Î중인 É원기간Õ 대Ýí는 제
1ø(ü험®의 É¯ìç)Õ 따ÿ ØÊÙÞ료É원ÿ당(Ö양병원제외, 1ÿ÷
상180ÿ한÷)을 계Î É¯þ니ö.

h 피ü험×¬ 정당한 ÷ç Ç÷ É원기간 중 의ì의 ÉÞ를 따르É Ï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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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우Õ는 Þì는 ØÊÙÞ료É원ÿ당(Ö양병원제외, 1ÿ÷상180ÿ한÷)
의 전부 또는 ÿ부를 É¯ÝÉ Ï÷니ö. 

i ü험Úø×와 Þì¬ 제1ø(ü험®의 É¯ìç)의 ü험® É¯ìçÕ 대
õ þ의ÝÉ 못할 때는 ü험Úø×와 Þì¬ ý께 제3×를 정Ýì ý 제
3×의 의견Õ 따를 Ú 있÷니ö. 제3×는 의료½ 제3ø(의료기관)Õ 규
정한 종þ병원 ÍÎ 전문의 중Õ 정Ý며, ü험® É¯ìç 판정Õ ü는 
의료비용은 Þì¬ 전æ 부öþ니ö.

j 제1ø(ü험®의 É¯ìç)ÕÝ 정한 2¬É ÷상의 질병을 ÊÙ Þ료Ý기 
위한 »É으ü É원한 경우Õ는 ¬장 높은 질병É원ü험®을 É¯Ý며 
질병É원ü험®÷ 동ÿ한 경우Õ는 Ý¸의 질병으ü 인한 질병É원ü험
®을 É¯þ니ö. ö만, 2¬É ÷상의 질병÷ º두 É원Þ료¬ 필Ö한 
질병의 경우Õ 한þ니ö.

제3ø(Ø, 제×½Ø, 기Ð피부Ø, 경계성종양, ½상선Ø의 정의 및 진단×정)
d ÷ û별þ관ÕÝ<Ø=÷ÿ ý은 제8ì 한î표준질병･ì인분류Õ 있õÝ 

Æ성신생¼(Ø)ü 분류되는 질병(@별표11A>Æ성신생¼(Ø) 분류표?참
ø)을 말þ니ö. ö만, 전Ø(前癌)상Ü(Ø으ü 변Ý기 ÷전 상
Ü)(Premalignant condition or condition with malignant potential)와 
C44(기Ð 피부의 Æ성신생¼) 및 C73(½상선의 Æ성신생¼)Õ õ당Ý는 
질병은 제외þ니ö.

e 제1ø(ü험®의 É¯ìç)ÕÝ 정한<제×½Ø=÷ÿ ý은 제8ì 한î표
준질병･ì인분류Õ 있õÝ 제×½신생¼ü 분류되는 질병(@별표12A
>제×½신생¼ 분류표?참ø)을 말þ니ö.

f 제1ø(ü험®의 É¯ìç)ÕÝ 정한<기Ð피부Ø=÷ÿ ý은 제8ì 한î
표준질병･ì인분류 중 분류번þ C44(기Ð 피부의 Æ성신생¼)ü 분류되
는 질병(@별표11A>Æ성신생¼(Ø) 분류표?참ø)을 말þ니ö.

g 제1ø(ü험®의 É¯ìç)ÕÝ 정한<경계성종양=÷ÿ ý은 제8ì 한î
표준질병･ì인분류 중 Þ동양ß 불명 또는 û상의 신생¼ 분류표ÕÝ 정
한 질병(@별표13A>Þ동양ß 불명 또는 û상의 신생¼ 분류표?참ø)
을 말þ니ö.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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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ÞA
· C73(½상선의 Æ성신생¼)÷ ½프절ü 전÷되õ C77 (½프절의 ÷

ì성 및 상세불명의 Æ성신생¼)ü 진단된 경우Õ÷ C73(½상선의 

h 제1ø(ü험®의 É¯ìç)ÕÝ 정한<½상선Ø=÷ÿ ý은 제8ì 한î표
준질병･ì인분류 중 분류번þ C73(½상선의 Æ성신생¼)ü 분류되는 질
병(@별표11A>Æ성신생¼(Ø) 분류표?참ø)을 말þ니ö.

i<Ø=,<제×½Ø=,<기Ð피부Ø=,<경계성종양=또는<½상선Ø=의 
진단×정은 병½ 또는 진단검ì의Þ의 전문의 ×증을 ¬진 ×Õ 의Ý
í 내¼져ý Ý며, ÷ 진단은 øÊ(fixed tissue)검ì, û세¼늘ø인검ì
(fine needle aspiration) 또는 혈æ(hemic system)검ìÕ 대한 현û경 
Í견을 기Íü Ýíý þ니ö. ÷ 경우<Ø=,<제×½Ø=,<기Ð피부
Ø=,<경계성종양=또는<½상선Ø=의 진단×정 ÞØ은 상기 검ìÕ 
의한 결üüì ÞØ으ü þ니ö. ýÿ  ̧ 상기Õ 의한 진단÷ ¬·ÝÉ 
Ï을 때Õ는 피ü험×¬<Ø=,<제×½Ø=,<기Ð피부Ø=,<경계성종
양=또는<½상선Ø=으ü 진단 또는 Þ료를 ¿ì 있음을 증명할 만한 
문ÝÖ된 기ý 또는 증거¬ 있õý þ니ö.

@상기Õ 의한 진단÷ ¬·ÝÉ Ï을 때 [예Þ]A
· 피ü험×¬ øÊ검ì 등 병½ÞÉ 검ì를 ¿을 íçÇ÷ ¯Î한 병

증 ÆÖü ìý한 경우
· 종양의 À생부위 및 피ü험×의 신체상Ü 등의 ÷çü øÊ을 Ý출

Ý는 경우 생명의 위험을 Í래할 Ú 있õ 병½ÞÉ 검ì를 ÞÞ할 
Ú Ç는 경우   

j 한î표준질병·ì인분류 ÉîÝ의 'ìý 및 질병÷환의 분류번þ부í를 위
한 선정준ßü Éî'Õ 따ÿ C77~C80(불명×한, ÷ì성 및 상세불명 부
위의 Æ성신생¼(Ø))의 경우 ÿì성 Æ성신생¼(Ø)÷ ×인되는 경우Õ
는 원À부위(최Í À생한 부위)를 기준으ü 분류þ니ö. ö만, ÷ 경우Õ
÷ ÷ì성 및 상세불명 부위의 Æ성신생¼(Ø)(C77~C80)의 진단×정 Þ
Ø은 원ÀØ 진단×정 ÞØ으ü 변경되É Ï÷니ö.



▶▶▶ 무배당 NH헤아림355건강보험2404(5~6종) 약관

- 256 -

Æ성신생¼)Õ õ당Ý는 질병으ü 봅니ö
· C50(ç방의 Æ성신생¼)÷ 폐ü 전÷되õ C78.0(폐의 ÷ì성 Æ성

신생¼)ü 진단된 경우Õ÷ C50(ç방의 Æ성신생¼)Õ õ당Ý는 질
병으ü 봅니ö.

· C16(위의 Æ성신생¼)÷ 뇌ü 전÷되õ C79.3(뇌 및 뇌ú의 ÷ì성 
Æ성신생¼)ü 진단된 경우Õ÷ C16(위의 Æ성신생¼)Õ õ당Ý는 
질병으ü 봅니ö.

    
제4ø(Ø, 제×½Ø, 기Ð피부Ø, 경계성종양, ½상선Ø의 ÊÙÉ인 Þ료의 정의)
d ÷ û별þ관ÕÝ ÿØĀ의 ÊÙÉ인 Þ료ÿ ý은 ÿØĀ을 제거Ý거  ̧ ÿØĀ

의 증ß을 ö제Ý는 Þ료ü써, 의ÞÉ으ü ý Í전성ü ç효성÷ É증되
õ È상ÞÉ으ü 통용되는 Þ료(÷Ý ÿØ의 제거 및 증ß ö제 Þ료Āÿ 
þ니ö)를 말þ니ö.

e 제1항의 Þ료Õ는 ü건ýÉ부 산Ý 신의료기à평¬위원Þ(향후 제÷ 변
경ÞÕ는 동 위원Þ와 동ÿ한 기·을 ÚÞÝ는 기관)¬ 인정한 최신 Þ
료½÷ ÿý½니ö.

f ÿØĀ의 ÊÙÉ인 Þ료Õ는 항Ø방ì선Þ료, 항ØÖÞÞ료, ÿØĀ을 제거Ý
거  ̧ ÿØĀ의 증ß을 ö제Ý는 Úà 또는 ÷ø을 병þ한 ýþÞ료 등÷ 
ÿý½니ö.

g ÿØĀ의 ÊÙÉ인 Þ료Õ는 ö음  þ의 ì항은 ÿý되É Ï÷니ö.
   1. ß÷Ö½, 명상Ö½ 등 ÿØĀ의 제거 또는 ÿØĀ의 증ß ö제를 위Ýí 

의ÞÉ으ü Í정성ü ç효성÷ É증되É Ï은 Þ료
   2. 면î½ ½Ö Þ료
   3. ÿØĀ÷  ̧ÿØĀ Þ료ü 인Ýí À생한 후ç증 또는 þ병증의 Þ료
h 제4항Õ÷ 불íÝì, ö음  þ의 ì항은 ÊÙÉ인 Þ료ü 봅니ö.
   1. ÿØĀ의 제거 또는 ÿØĀ의 증ß ö제를 위Ýí 의ÞÉ으ü Í정성ü 

ç효성÷ É증된 면îÞ료
   2. ÿØ의 제거 및 증ß ö제 Þ료Ā를 ¿기 위õ 필Ú불¬결한 면î½ ½

Ö Þ료
   3. ÿØ의 제거 및 증ß ö제 Þ료Ā를 ¿기 위õ 필Ú불¬결한 ÿØ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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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료½ 제3ø(의료기관) A
d ÷ ½ÕÝ "의료기관"÷란 의료인÷ 공중(公衆) 또는 û정 öÚ인

을 위Ýí 의료·ø산의 Æ(÷Ý "의료Æ"÷ÿ 한ö)을 Ý는 곳을 
말한ö.

e 의료기관은 ö음  þ와 같÷ í분한ö.
  1. 의원  ̄ 의료기관: 의ì, Þü의ì 또는 한의ì¬ üü 외래환×

를 대상으ü  ý 의료Þ위를 Ý는 의료기관으üÝ ý 종류
는 ö음  »ü 같ö.

    ¬. 의원
    .̧ Þü의원
    ö. 한의원
  2. ø산원: ø산ì¬ ø산ü È산부 및 신생Å를 대상으ü ü건활동

ü 교è·상ö을 Ý는 의료기관을 말한ö.
  3. 병원  ̄ 의료기관: 의ì, Þü의ì 또는 한의ì¬ üü É원환×

를 대상으ü 의료Þ위를 Ý는 의료기관으üÝ ý 종류는 ö음 

ÿØĀ Þ료ü 인Ýí À생한 후ç증 또는 þ병증의 Þ료
   4. þ스피스·완Ö의료 및 È종ü정Õ 있는 환×의 연명의료결정Õ 관한 

½률 제2ø 제3þÕ õ당Ý는 말기Ø환×Õ 대한 Þ료
i 제1항ÕÝ 제5항까É 정한 내용은<제×½Ø=,<기Ð피부Ø=,<경계성

종양=또는<½상선Ø=의 ÊÙÉ인 Þ료Õ÷ 동ÿÝ게 É용½니ö.

제5ø(É원의 정의와 장Í)
÷ û별þ관ÕÝ<É원=÷ÿ ý은 병원 또는 의원의 의ì 면허를 ¬진 ×
(÷Ý<의ì=ÿ þ니ö)Õ 의Ýí<Ø=,<제×½Ø=,<기Ð피부Ø=,<경
계성종양=또는<½상선Ø=의 ÊÙÉ인 Þ료¬ 필ÖÝöì 인정한 경우ü
Ý ×Ý 등ÕÝ의 Þ료¬ 곤란Ýí <의료½ 제3ø(의료기관) 제2항Õ 정한 
병원, 의원 또는 î외의 의료관련½ÕÝ 정한 의료기관(ö만, 의료½ 제3ø
(의료기관) 제2항Õ 정한 Ö양병원 또는 î외의 의료관련½ÕÝ 정한 의료
기관은 제외þ니ö.)=Õ ÉäÝí 의ì의 관½ ÝÕ Þ료Õ 전념Ý는 것을 
말þ니ö.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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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ü 같ö.
    ¬. 병원
    .̧ Þü병원
    ö. 한방병원
    ÿ. Ö양병원(<장å인ýÉ½=제58ø제1항제4þÕ 따른 의료재

활Þ설üÝ 제3ø의2의 Ö건을 ¾춘 의료기관을 ÿý한ö. ÷
Ý 같ö)

    ù. 정신병원
    ¼. 종þ병원
f ü건ýÉ부장관은 ü건의료정ÍÕ 필ÖÝöì 인정Ý는 경우Õ는 

제2항제1þ부ñ 제3þ까É의 규정Õ 따른 의료기관의 종류별 표준
Æ무를 정Ýí ìÞ할 Ú 있ö. 

제6ø(û별þ관의 무효)
ö음 중 한 ¬ÉÕ õ당되는 경우Õ는 ÷ û별þ관을 무효ü Ý며 ÷û ¹
É한 ü험료를 돌¼ü¾니ö. ö만, Þì의 ì의 또는 üäü ÷ û별þ관÷ 
무효ü 된 경우와 Þì¬ 승¹ 전Õ 무효È을 알Ý거  ̧ 알 Ú 있É음Õ÷ 
ü험료를 반환ÝÉ Ï은 경우Õ는 ü험료를 ¹É한 날의 ö음날부ñ 반환ÿ
까É의 기간Õ 대Ýí Þì는 ÷ 계þ의 ü험계þ대출 ÷율을 연단위 ý½
ü 계산한 ®æ을 더Ýí 돌¼ ü¾니ö.
 1. 피ü험×¬ ü험계þÿü부ñ 제1ø(ü험®의 É¯ìç) 제2항ÕÝ 정

한 ü장¼Þÿ의 전ÿ ÷전Õ<Ø=으ü 진단×정 되는 경우
 2. 계þ을 체결할 때 계þÕÝ 정한 피ü험×의 ¸÷Õ û달되É거  ̧Íü

되É을 경우. ö만, Þì¬ ¸÷의 íæ를 À견ÝÆ을 때 ÷û 계þ¸÷
Õ ÷달한 경우Õ는 ç효한 계þ으ü 봅니ö.

제7ø(ü험료의 ¹É을 연체Ýí õÉ된 계þ의 부활(효½Þý))
부활(효½Þý)되는 ÷ û별þ관의 ü장¼Þ는 ü통þ관 제28ø(ü험료의 
¹É을 연체Ýí õÉ된 계þ의 부활(효½Þý))를 따¾니ö. ÷ 경우 부활
(효½Þý)ÿ을 ü험계þÿü Ýí 제1ø(ü험®의 É¯ìç) 제2항의 ü장
¼Þÿ을 É용þ니ö.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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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ø(ü험®을 É¯ÝÉ Ï는 ìç)
÷ û별þ관의 ü험®을 É¯ÝÉ Ï은 ìç는 ü통þ관 제5ø(ü험®을 É
¯ÝÉ Ï는 ìç) 제1항을 따¾니ö.

제9ø(û별þ관의 Í멸)
d 피ü험×¬ ü험기간 중Õ ìý한 경우Õ는 ÷ û별þ관은 Í멸되며,

<ü험료 및 õþ환¯® 산출방½Ý=ÕÝ 정Ý는 ¼Õ 따ÿ Þì¬ É
¾한 ìý당Þ ÷ û별þ관의 계þ×É¾æ 및 û경üü험료를 É¯þ니ö.

e 제1항의 계þ×É¾æ É¯ìç¬ À생한 경우 계þ×는 ü통þ관 제7ø
(ü험®의 청í) 제1항의 Ý류 중 계þ×É¾æ É¯ü 관련된 Ý류를 
제출Ýì 계þ×É¾æ을 청íÝíý þ니ö. 계þ×É¾æ의 É¯절ì
는 ü통þ관 제8ø(ü험®의 É¯절ì)의 규정을 따르며, É¯기ÿ의 ö
음 날부ñ É¯ÿ까É의 기간Õ 대한 ÷×의 계산은 ü험계þ대출÷율을 
연단위 ý½ü 계산þ니ö.

제10ø(준용규정)
÷ û별þ관ÕÝ 정ÝÉ Ï은 ì항은 ü통þ관을 따¾니ö.

2-19. 암요양병원È원일당(1일÷상90일한÷)(355간편¬È)ü장 특별약관

제1ø(ü험®의 É¯ìç)
d Þì는 ü험증권Õ 기재된 피ü험×¬ ÷ û별þ관의 ü험기간 중Õ 제2

항ÕÝ 정한 ü장¼Þÿ ÷후Õ<Ø=,<제×½Ø=,<기Ð피부Ø=,<경
계성종양=또는<½상선Ø=으ü 진단 ×정되ì, ý<Ø=,<제×½Ø=,
<기Ð피부Ø=,<경계성종양=또는<½상선Ø=으ü 인Ýí Ö양병원Õ 
É원한 경우Õ는 É원 첫날부ñ É원 1ÿ당 Å래의 ®æ을 ØÖ양병원É
원ÿ당(1ÿ÷상90ÿ한÷)으ü ü험Úø×Õ게 É¯þ니ö. ö만, ØÖ양
병원É원ÿ당(1ÿ÷상90ÿ한÷)의 É¯ÿÚ는 1Þ É원당 90ÿ을 한÷
ü þ니ö.



▶▶▶ 무배당 NH헤아림355건강보험2404(5~6종) 약관

- 260 -

í  분

지¯®æ

계약일로부터 
1년 미만

계약일로부터
1년 이상

ÿØĀ으ü É원Þ
1ÿ당 ÷ û별þ관 

ü험¬É®æ의 
50%

1ÿ당 ÷ û별þ관 
ü험¬É®æ의 

100%
<제×½Ø=,<기Ð피부Ø=,

<경계성종양=또는<½상선Ø=
으ü É원Þ

1ÿ당 ÷ û별þ관 
ü험¬É®æ의 

10%

1ÿ당 ÷ û별þ관 
ü험¬É®æ의 

20%
e 제1항의<ü장¼Þÿ=은<Ø=의 경우 ÷ û별þ관의 ü험계þÿ(÷Ý

<ü험계þÿ=÷ÿ þ니ö)부ñ ý 날을 ÿýÝí 90ÿ÷ É난 날의 ö
음날ü Ý며,<제×½Ø=,<기Ð피부Ø=,<경계성종양=또는<½상선
Ø=의 ü장¼Þÿ은 ü험계þÿü þ니ö. ÷ 경우 ü험계þÿ은 ÷ û
별þ관의 제1Þ ü험료를 ¿은 날을 말þ니ö.

@ØÖ양병원É원ÿ당(1ÿ÷상90ÿ한÷) ü장¼Þÿ[예Þ]A

 <<암=>

90ÿ ü장 제외 ü험¬É®æ의 100%ü험¬É®æ의 50%
± ± ±

 최Í계þÿ
 (2024년 4월 10ÿ)

<Ø=ü장 ¼Þÿ
 (2024년 7월 9ÿ)

 1년 경üÞØ
 (2025년 4월 10ÿ)

 
 <<제×리암=,<기Ð피부암=,<경계성종양=또는<½상선암=>

ü험¬É®æ의 20%
ü험¬É®æ의 10%

±  ±
 최Í계þÿ(ü장¼Þÿ)
 (2024년 4월 10ÿ)

1년 경üÞØ
(2025년 4월 10ÿ)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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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ø(ü험® É¯Õ 관한 세부규정) 
d 피ü험×¬ ü험기간 중Õ 동ÿ한<Ø=,<제×½Ø=,<기Ð피부Ø=,

<경계성종양=또는<½상선Ø=으ü 인Ýí 2Þ ÷상 É원한 경우Õ는 
÷를 1Þ É원으ü üÅ  É원ÿÚ를 더þ니ö. 

e 제1항Õ÷ 불íÝì 동ÿ한<Ø=,<제×½Ø=,<기Ð피부Ø=,<경계성
종양=또는<½상선Ø=Õ 대한 É원÷ÿ÷ ØÖ양병원É원ÿ당(1ÿ÷상
90ÿ한÷)÷ É¯된 최종É원의 퇴원ÿ부ñ 180ÿ÷ 경üÝí ¼Þ한 
É원은 Èü운 É원으ü 봅니ö. ö만, ö음ü 같÷ ØÖ양병원É원ÿ당
(1ÿ÷상90ÿ한÷)÷ É¯된 최종É원ÿ부ñ 180ÿ÷ 경üÝ÷ý 퇴원
Ç÷ 계Î É원중인 경우Õ는 ØÖ양병원É원ÿ당(1ÿ÷상90ÿ한÷)÷ 
É¯된 최종É원ÿ의 ý ö음날을 퇴원ÿü 봅니ö.

@ØÖ양병원É원ÿ당(1ÿ÷상90ÿ한÷)[예Þ]A

 최ÍÉ원ÿ ØÖ양병원É원ÿ당÷  
É¯된 최종É원ÿ   ü장재¼

 퇴원Ç÷ 계ÎÉ원
ü장

(90ÿ)
ü장제외
(180ÿ)

ü장
(90ÿ)

f 제2항Õ÷ 불íÝì 동ÿ한  ÿØĀ, ÿ기Ð피부ØĀ, ÿ½상선ØĀ, ÿ제×½ØĀ 
또는 ÿ경계성종양Ā으ü 인한 É원의 경우, ÷ û별þ관의 계þÿ부ñ É¯
된 ØÖ양병원É원ÿ당(1ÿ÷상90ÿ한÷)의 누É É¯ÿÚ¬ 365ÿ을 
ÍüÞÕ는 365ÿ을 Íü한 날 ÷후부ñ ÷ û별þ관의 ü험기간 만료
ÿ까É 동ÿ한 ÿØĀ, ÿ기Ð피부ØĀ, ÿ½상선ØĀ, ÿ제×½ØĀ 또는 ÿ경계
성종양Ā으ü 인한 ØÖ양병원É원ÿ당(1ÿ÷상90ÿ한÷)은 더 ÷상 É¯
되É Ï÷니ö. ö만, 동ÿ한 ÿØĀ, ÿ기Ð피부ØĀ, ÿ½상선ØĀ, ÿ제×½
ØĀ 또는 ÿ경계성종양Ā÷ 완Þ된 ÷후Õ õ당 질병을 öÞ 진단¿은 경
우Õ는 동ÿ한 ÿØĀ, ÿ기Ð피부ØĀ, ÿ½상선ØĀ, ÿ제×½ØĀ 또는 ÿ경계
성종양Ā으ü üÉ Ï÷니ö.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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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ü상기간 예Þ>

누É É¯ÿÚ 365ÿ
누É É¯ÿÚ 360ÿ

÷ 누ÉÉ¯ÿÚ 
         90ÿ   ø

ü상대상
기간

(90ÿ)
ü상제외기간

(180ÿ) … ü상제외기간
(180ÿ)

ü상대상
기간

(90ÿ)
ü상제외기간

(180ÿ)
ü상대상

기간
(5ÿ)

ü상기간
제외

       퇴원Ç÷
계ÎÉ원    퇴원Ç÷

계ÎÉ원          퇴원Ç÷
계ÎÉ원    

최Í
É원ÿ

ØÖ양병원
É원ÿ당÷ 
É¯된 
최종É원ÿ

ü상
재ÞØ

ØÖ양병원
É원ÿ당÷ 
É¯된 
최종É원ÿ

ü상
재ÞØ

ØÖ양병원
É원ÿ당
É¯된 
최종É원ÿ

ü상
재ÞØ

누É
É̄ ÿÚ
365ÿ

ü험기간  
만료ÿ

  ※ 상기 ý½의<…=은 ü상대상기간(90ÿ)ü ü상제외(180ÿ)¬ 반ý되ì 있음을 의ûþ니ö.

g 피ü험×¬ Ö양병원을 ÷전Ýí É원한 경우Õ÷ 동ÿ한 ÿØĀ, ÿ기Ð피
부ØĀ, ÿ½상선ØĀ, ÿ제×½ØĀ 또는 ÿ경계성종양Ā으ü 인Ýí É원한 경
우Õ는 계ÎÝí É원한 것으ü üÅ  É원ÿÚ를 더þ니ö.

h 피ü험×¬ ÿØĀ, ÿ기Ð피부ØĀ, ÿ½상선ØĀ, ÿ제×½ØĀ 또는 ÿ경계성종
양ĀÕ 대한 ü장¼Þÿ ÷후 É원Ýí Þ료를 ¿던 중 ü험기간÷ 만료
되É을 경우Õ÷ 퇴원Ý기 전까É의 계Î중인 É원기간Õ 대Ýí 제1ø
(ü험®의 É¯ìç)Õ 따ÿ ØÖ양병원É원ÿ당(1ÿ÷상90ÿ한÷)을 계
Î É¯þ니ö.

i 피ü험×¬ 정당한 ÷çÇ÷ É원기간 중 의ì의 ÉÞ를 따르É Ï은 경
우Õ는 Þì는 ØÖ양병원É원ÿ당(1ÿ÷상90ÿ한÷)의 전부 또는 ÿ부
를 É¯ÝÉ Ï÷니ö.

j ü험Úø×와 Þì¬ 제1ø(ü험®의 É¯ìç)의 ü험® É¯ìçÕ 대
õ þ의ÝÉ 못할 때는 ü험Úø×와 Þì¬ ý께 제3×를 정Ýì ý 제
3×의 의견Õ 따를 Ú 있÷니ö. 제3×는 의료½ 제3ø(의료기관)Õ 규
정한 종þ병원 ÍÎ 전문의 중Õ 정Ý며, ü험® É¯ìç 판정Õ ü는 
의료비용은 Þì¬ 전æ 부öþ니ö.

k 제1ø(ü험®의 É¯ìç)ÕÝ 정한 2¬É ÷상의 질병을 ÊÙ Þ료Ý기 
위한 »É으ü É원한 경우Õ는 ¬장 높은 질병É원ü험®을 É¯Ý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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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병É원ü험®÷ 동ÿ한 경우Õ는 Ý¸의 질병으ü 인한 질병É원ü험
®을 É¯þ니ö. ö만, 2¬É ÷상의 질병÷ º두 É원Þ료¬ 필Ö한 
질병의 경우Õ 한þ니ö.

제3ø(Ø, 제×½Ø, 기Ð피부Ø, 경계성종양, ½상선Ø의 정의 및 진단×정)
d ÷ û별þ관ÕÝ<Ø=÷ÿ ý은 제8ì 한î표준질병･ì인분류Õ 있õÝ 

Æ성신생¼(Ø)ü 분류되는 질병(@별표11A>Æ성신생¼(Ø) 분류표?참
ø)을 말þ니ö. ö만, 전Ø(前癌)상Ü(Ø으ü 변Ý기 ÷전 상
Ü)(Premalignant condition or condition with malignant potential)와 
C44(기Ð 피부의 Æ성신생¼) 및 C73(½상선의 Æ성신생¼)Õ õ당Ý는 
질병은 제외þ니ö.

e 제1ø(ü험®의 É¯ìç)ÕÝ 정한<제×½Ø=÷ÿ ý은 제8ì 한î표
준질병･ì인분류Õ 있õÝ 제×½신생¼ü 분류되는 질병(@별표12A
>제×½신생¼ 분류표?참ø)을 말þ니ö.

f 제1ø(ü험®의 É¯ìç)ÕÝ 정한<기Ð피부Ø=÷ÿ ý은 제8ì 한î
표준질병･ì인분류 중 분류번þ C44(기Ð 피부의 Æ성신생¼)ü 분류되
는 질병(@별표11A>Æ성신생¼(Ø) 분류표?참ø)을 말þ니ö.

g 제1ø(ü험®의 É¯ìç)ÕÝ 정한<경계성종양=÷ÿ ý은 제8ì 한î
표준질병･ì인분류 중 Þ동양ß 불명 또는 û상의 신생¼ 분류표ÕÝ 정
한 질병(@별표13A>Þ동양ß 불명 또는 û상의 신생¼ 분류표?참ø)
을 말þ니ö.

h 제1ø(ü험®의 É¯ìç)ÕÝ 정한<½상선Ø=÷ÿ ý은 제8ì 한î표
준질병･ì인분류 중 분류번þ C73(½상선의 Æ성신생¼)ü 분류되는 질
병(@별표11A>Æ성신생¼(Ø) 분류표?참ø)을 말þ니ö.

i<Ø=,<제×½Ø=,<기Ð피부Ø=,<경계성종양=또는<½상선Ø=의 
진단×정은 병½ 또는 진단검ì의Þ의 전문의 ×증을 ¬진 ×Õ 의Ý
í 내¼져ý Ý며, ÷ 진단은 øÊ(fixed tissue)검ì, û세¼늘ø인검ì
(fine needle aspiration) 또는 혈æ(hemic system)검ìÕ 대한 현û경 
Í견을 기Íü Ýíý þ니ö. ÷ 경우<Ø=,<제×½Ø=,<기Ð피부
Ø=,<경계성종양=또는<½상선Ø=의 진단×정 ÞØ은 상기 검ì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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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한 결üüì ÞØ으ü þ니ö. ýÿ  ̧ 상기Õ 의한 진단÷ ¬·ÝÉ 
Ï을 때Õ는 피ü험×¬<Ø=,<제×½Ø=,<기Ð피부Ø=,<경계성종
양=또는<½상선Ø=으ü 진단 또는 Þ료를 ¿ì 있음을 증명할 만한 
문ÝÖ된 기ý 또는 증거¬ 있õý þ니ö.

@상기Õ 의한 진단÷ ¬·ÝÉ Ï을 때 [예Þ]A
· 피ü험×¬ øÊ검ì 등 병½ÞÉ 검ì를 ¿을 íçÇ÷ ¯Î한 병

증 ÆÖü ìý한 경우
· 종양의 À생부위 및 피ü험×의 신체상Ü 등의 ÷çü øÊ을 Ý출

Ý는 경우 생명의 위험을 Í래할 Ú 있õ 병½ÞÉ 검ì를 ÞÞ할 
Ú Ç는 경우   

j 한î표준질병·ì인분류 ÉîÝ의 'ìý 및 질병÷환의 분류번þ부í를 위
한 선정준ßü Éî'Õ 따ÿ C77~C80(불명×한, ÷ì성 및 상세불명 부
위의 Æ성신생¼(Ø))의 경우 ÿì성 Æ성신생¼(Ø)÷ ×인되는 경우Õ
는 원À부위(최Í À생한 부위)를 기준으ü 분류þ니ö. ö만, ÷ 경우Õ
÷ ÷ì성 및 상세불명 부위의 Æ성신생¼(Ø)(C77~C80)의 진단×정 Þ
Ø은 원ÀØ 진단×정 ÞØ으ü 변경되É Ï÷니ö.

@예ÞA
· C73(½상선의 Æ성신생¼)÷ ½프절ü 전÷되õ C77 (½프절의 ÷

ì성 및 상세불명의 Æ성신생¼)ü 진단된 경우Õ÷ C73(½상선의 
Æ성신생¼)Õ õ당Ý는 질병으ü 봅니ö

· C50(ç방의 Æ성신생¼)÷ 폐ü 전÷되õ C78.0(폐의 ÷ì성 Æ성
신생¼)ü 진단된 경우Õ÷ C50(ç방의 Æ성신생¼)Õ õ당Ý는 질
병으ü 봅니ö.

· C16(위의 Æ성신생¼)÷ 뇌ü 전÷되õ C79.3(뇌 및 뇌ú의 ÷ì성 
Æ성신생¼)ü 진단된 경우Õ÷ C16(위의 Æ성신생¼)Õ õ당Ý는 
질병으ü 봅니ö.

  

제4ø(É원의 정의와 장Í)
÷ û별þ관ÕÝ<É원=÷ÿ ý은 병원 또는 의원 등의 의ì, Þü의ì 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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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한의ì의 면허를 ¬진 ×(÷Ý<의ì=ÿ þ니ö)Õ 의Ýí<Ø=,<제×
½Ø=,<기Ð피부Ø=,<경계성종양=또는<½상선Ø=의 Þ료¬ 필ÖÝö
ì 인정한 경우üÝ, ×Ý 등ÕÝ의 Þ료¬ 곤란Ýí 의료½ 제3ø(의료기
관) 제2항Õ 정한 Ö양병원 또는 î외의 의료관련½ÕÝ 정한 Ö양병원Õ 
ÉäÝí 의ì의 관½ÝÕ Þ료Õ 전념Ý는 것을 말þ니ö.

@ 의료½ 제3ø(의료기관) A
d ÷ ½ÕÝ "의료기관"÷란 의료인÷ 공중(公衆) 또는 û정 öÚ인

을 위Ýí 의료·ø산의 Æ(÷Ý "의료Æ"÷ÿ 한ö)을 Ý는 곳을 
말한ö.

e 의료기관은 ö음  þ와 같÷ í분한ö.
  1. 의원  ̄ 의료기관: 의ì, Þü의ì 또는 한의ì¬ üü 외래환×

를 대상으ü  ý 의료Þ위를 Ý는 의료기관으üÝ ý 종류
는 ö음  »ü 같ö.

    ¬. 의원
    .̧ Þü의원
    ö. 한의원
  2. ø산원: ø산ì¬ ø산ü È산부 및 신생Å를 대상으ü ü건활동

ü 교è·상ö을 Ý는 의료기관을 말한ö.
  3. 병원  ̄ 의료기관: 의ì, Þü의ì 또는 한의ì¬ üü É원환×

를 대상으ü 의료Þ위를 Ý는 의료기관으üÝ ý 종류는 ö음 
 »ü 같ö.

    ¬. 병원
    .̧ Þü병원
    ö. 한방병원
    ÿ. Ö양병원(<장å인ýÉ½=제58ø제1항제4þÕ 따른 의료재

활Þ설üÝ 제3ø의2의 Ö건을 ¾춘 의료기관을 ÿý한ö. ÷
Ý 같ö)

    ù. 정신병원
    ¼. 종þ병원
f ü건ýÉ부장관은 ü건의료정ÍÕ 필ÖÝöì 인정Ý는 경우Õ는 

제2항제1þ부ñ 제3þ까É의 규정Õ 따른 의료기관의 종류별 표준
Æ무를 정Ýí ìÞ할 Ú 있ö.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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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ø(û별þ관의 무효)
ö음 중 한 ¬ÉÕ õ당되는 경우Õ는 ÷ û별þ관을 무효ü Ý며 ÷û ¹
É한 ü험료를 돌¼ü¾니ö. ö만, Þì의 ì의 또는 üäü ÷ û별þ관÷ 
무효ü 된 경우와 Þì¬ 승¹ 전Õ 무효È을 알Ý거  ̧ 알 Ú 있É음Õ÷ 
ü험료를 반환ÝÉ Ï은 경우Õ는 ü험료를 ¹É한 날의 ö음날부ñ 반환ÿ
까É의 기간Õ 대Ýí Þì는 ÷ 계þ의 ü험계þ대출 ÷율을 연단위 ý½
ü 계산한 ®æ을 더Ýí 돌¼ ü¾니ö.
 1. 피ü험×¬ ü험계þÿü부ñ 제1ø(ü험®의 É¯ìç) 제2항ÕÝ 정

한 ü장¼Þÿ의 전ÿ ÷전Õ<Ø=으ü 진단×정 되는 경우
 2. 계þ을 체결할 때 계þÕÝ 정한 피ü험×의 ¸÷Õ û달되É거  ̧Íü

되É을 경우. ö만, Þì¬ ¸÷의 íæ를 À견ÝÆ을 때 ÷û 계þ¸÷
Õ ÷달한 경우Õ는 ç효한 계þ으ü 봅니ö.

제6ø(ü험료의 ¹É을 연체Ýí õÉ된 계þ의 부활(효½Þý))
부활(효½Þý)되는 ÷ û별þ관의 ü장¼Þ는 ü통þ관 제28ø(ü험료의 
¹É을 연체Ýí õÉ된 계þ의 부활(효½Þý))를 따¾니ö. ÷ 경우 부활
(효½Þý)ÿ을 ü험계þÿü Ýí 제1ø(ü험®의 É¯ìç) 제2항의 ü장
¼Þÿ을 É용þ니ö.

제7ø(ü험®을 É¯ÝÉ Ï는 ìç)
÷ û별þ관의 ü험®을 É¯ÝÉ Ï은 ìç는 ü통þ관 제5ø(ü험®을 É
¯ÝÉ Ï는 ìç) 제1항을 따¾니ö.

제8ø(û별þ관의 Í멸)
d 피ü험×¬ ü험기간 중Õ ìý한 경우Õ는 ÷ û별þ관은 Í멸되며,

<ü험료 및 õþ환¯® 산출방½Ý=ÕÝ 정Ý는 ¼Õ 따ÿ Þì¬ É
¾한 ìý당Þ ÷ û별þ관의 계þ×É¾æ 및 û경üü험료를 É¯þ니ö.

e 제1항의 계þ×É¾æ É¯ìç¬ À생한 경우 계þ×는 ü통þ관 제7ø
(ü험®의 청í) 제1항의 Ý류 중 계þ×É¾æ É¯ü 관련된 Ý류를 
제출Ýì 계þ×É¾æ을 청íÝíý þ니ö. 계þ×É¾æ의 É¯절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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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ü통þ관 제8ø(ü험®의 É¯절ì)의 규정을 따르며, É¯기ÿ의 ö
음 날부ñ É¯ÿ까É의 기간Õ 대한 ÷×의 계산은 ü험계þ대출÷율을 
연단위 ý½ü 계산þ니ö.

제9ø(준용규정)
÷ û별þ관ÕÝ 정ÝÉ Ï은 ì항은 ü통þ관을 따¾니ö.

2-20. 뇌출혈진단비(355간편¬È)ü장 특별약관

제1ø(ü험®의 É¯ìç)
d Þì는 ü험증권Õ 기재된 피ü험×¬ ÷ û별þ관의 ü험기간 중Õ<뇌

출혈=ü 진단 ×정된 경우Õ는 최Í 1ÞÕ 한Ýí Å래Õ 정한 ®æ을 
뇌출혈진단비ü ü험Úø×Õ게 É¯þ니ö. 

í  분
지¯®æ

계약일로부터 1년 미만 계약일로부터 1년 이상

뇌출혈진단비 ÷ û별þ관 ü험¬É®æ의 
50%

÷ û별þ관 ü험¬É®æ의 
100%

e 피ü험×¬ ìýÝì ý 후Õ 뇌출혈ü ìý한 ìä÷ ×인된 경우Õ는 
제1항의 뇌출혈진단비를 É¯þ니ö. ö만, 제5ø(û별þ관의 Í멸) 제2
항Õ 따ÿ ÷ û별þ관의 계þ×É¾æ 및 û경üü험료를 É¯한 경우
Õ는 뇌출혈진단비ÕÝ ÷û É¯된 계þ×É¾æ 및 û경üü험료를 ì
¼한 ®æ을 É¯þ니ö. 

제2ø(ü험® É¯Õ 관한 세부규정)
ü험Úø×와 Þì¬ 제1ø(ü험®의 É¯ìç)의 ü험® É¯ìçÕ 대õ 
þ의ÝÉ 못할 때는 ü험Úø×와 Þì¬ ý께 제3×를 정Ýì ý 제3×의 
의견Õ 따를 Ú 있÷니ö. 제3×는 의료½ 제3ø(의료기관)Õ 규정한 종þ
병원 ÍÎ 전문의 중Õ 정Ý며, ü험® É¯ìç 판정Õ ü는 의료비용은 
Þì¬ 전æ 부öþ니ö.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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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ø(뇌출혈의 정의 및 진단×정)
d ÷ û별þ관ÕÝ<뇌출혈=÷ÿ ý은 제8ì 한î표준질병･ì인분류Õ 있

õÝ<뇌출혈=으ü 분류되는 질병(@별표14A>뇌출혈 분류표?참ø)을 
말þ니ö.

e<뇌출혈=의 진단×정은 의료½ 제3ø(의료기관) 제2항ÕÝ 정한 î내의 
병원, 의원 또는 î외의 의료관련½ÕÝ 정한 의료기관의 의ì(Þü의ì 
제외) 면허를 ¬진 ×Õ 의Ýí 내¼져ý Ý며, ÷ 진단은 병½, 신경Þ
É 검진ü ý께 뇌전산Ö단층촬Ç(brain CT scan), ×기공명Ç상(MRI), 
뇌혈관øÇà, 양전×방출단층à(PET), 단ÿ광×방출 전산Ö 단층à
(SPECT), 뇌ÝÚæ검ì 등을 기Íü Ýíý þ니ö. ýÿ  ̧ 피ü험×¬ 
ìýÝí 상기Õ 의한 진단÷ ¬·ÝÉ Ï을 때Õ는 피ü험×¬<뇌출
혈=으ü 진단 또는 Þ료를 ¿ì 있É음을 증명할 만한 문ÝÖ된 기ý 
또는 증거¬ 있õý þ니ö.

제4ø(ü험®을 É¯ÝÉ Ï는 ìç)
÷ û별þ관의 ü험®을 É¯ÝÉ Ï은 ìç는 ü통þ관 제5ø(ü험®을 É
¯ÝÉ Ï는 ìç) 제1항을 따¾니ö.

제5ø(û별þ관의 Í멸)
d 제1ø(ü험®의 É¯ìç)ÕÝ 정한 뇌출혈진단비를 É¯한 경우Õ는 ý 

손õü상의 원인÷ 생긴 때부ñ ÷ û별þ관은 Í멸되며, ÷ û별þ관의 
õþ환¯®을 É¯ÝÉ Ï÷니ö.

e 피ü험×의 ìý으ü 인Ýí ÷ û별þ관ÕÝ 규정Ý는 ü험® É¯ìç
¬ 더 ÷상 À생할 Ú Ç는 경우Õ는 ÷ û별þ관은 ý 때부ñ 효½÷ 
Ç으며, ÷ 경우 Þì는 ÿü험료 및 õþ환¯® 산출방½ÝĀÕÝ 정Ý는 
¼Õ 따ÿ Þì¬ É¾한 ìý당Þ ÷ û별þ관의 계þ×É¾æ 및 û경
üü험료를 É¯þ니ö.

f 제2항의 계þ×É¾æ É¯ìç¬ À생한 경우 계þ×는 ü통þ관 제7ø
(ü험®의 청í) 제1항의 Ý류 중 계þ×É¾æ É¯ü 관련된 Ý류를 
제출Ýì 계þ×É¾æ을 청íÝíý þ니ö. 계þ×É¾æ의 É¯절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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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ü통þ관 제8ø(ü험®의 É¯절ì)의 규정을 따르며, É¯기ÿ의 ö
음 날부ñ É¯ÿ까É의 기간Õ 대한 ÷×의 계산은 ü험계þ대출÷율을 
연단위 ý½ü 계산þ니ö.

제6ø(준용규정)
÷ û별þ관ÕÝ 정ÝÉ Ï은 ì항은 ü통þ관을 따¾니ö.

2-21. 뇌졸중진단비(355간편¬È)ü장 특별약관

제1ø(ü험®의 É¯ìç)
d Þì는 ü험증권Õ 기재된 피ü험×¬ ÷ û별þ관의 ü험기간 중Õ<뇌

졸중=으ü 진단 ×정된 경우Õ는 최Í 1ÞÕ 한Ýí Å래Õ 정한 ®æ
을 뇌졸중진단비ü ü험Úø×Õ게 É¯þ니ö. 

í  분

지¯®æ

계약일로부터 
90일 미만

계약일로부터 
90일 이상 1년 미만

계약일로부터 
1년 이상

뇌졸중진단비
÷ û별þ관 
ü험¬É®æ의 

10%

÷ û별þ관 
ü험¬É®æ의 

50%

÷ û별þ관 
ü험¬É®æ의 

100%
e 피ü험×¬ ìýÝì ý 후Õ 뇌졸중으ü ìý한 ìä÷ ×인된 경우Õ

는 제1항의 뇌졸중진단비를 É¯þ니ö. ö만, 제5ø(û별þ관의 Í멸) 
제2항Õ 따ÿ ÷ û별þ관의 계þ×É¾æ 및 û경üü험료를 É¯한 경
우Õ는 뇌졸중진단비ÕÝ ÷û É¯된 계þ×É¾æ 및 û경üü험료를 
ì¼한 ®æ을 É¯þ니ö. 

제2ø(ü험® É¯Õ 관한 세부규정)
ü험Úø×와 Þì¬ 제1ø(ü험®의 É¯ìç)의 ü험® É¯ìçÕ 대õ 
þ의ÝÉ 못할 때는 ü험Úø×와 Þì¬ ý께 제3×를 정Ýì ý 제3×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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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견Õ 따를 Ú 있÷니ö. 제3×는 의료½ 제3ø(의료기관)Õ 규정한 종þ
병원 ÍÎ 전문의 중Õ 정Ý며, ü험® É¯ìç 판정Õ ü는 의료비용은 
Þì¬ 전æ 부öþ니ö.

제3ø(뇌졸중의 정의 및 진단×정)
d ÷ û별þ관ÕÝ<뇌졸중=÷ÿ ý은 제8ì 한î표준질병･ì인분류Õ 있

õÝ<뇌졸중=으ü 분류되는 질병(@별표15A>뇌졸중 분류표?참ø)을 
말þ니ö.

e<뇌졸중=의 진단×정은 의료½ 제3ø(의료기관)제2항ÕÝ 정한 î내의 
병원, 의원 또는 î외의 의료관련½ÕÝ 정한 의료기관의 의ì(Þü의ì 
제외) 면허를 ¬진 ×Õ 의Ýí 내¼져ý Ý며, ÷ 진단은 병½, 신경Þ
É 검진ü ý께 뇌전산Ö단층촬Ç(brain CT scan), ×기공명Ç상(MRI), 
뇌혈관øÇà, 양전×방출단층à(PET), 단ÿ광×방출 전산Ö 단층à
(SPECT), 뇌ÝÚæ검ì 등을 기Íü Ýíý þ니ö. ýÿ  ̧ 피ü험×¬ 
ìýÝí 상기Õ 의한 진단÷ ¬·ÝÉ Ï을 때Õ는 피ü험×¬<뇌졸
중=으ü 진단 또는 Þ료를 ¿ì 있É음을 증명할 만한 문ÝÖ된 기ý 
또는 증거¬ 있õý þ니ö.

제4ø(ü험®을 É¯ÝÉ Ï는 ìç)
÷ û별þ관의 ü험®을 É¯ÝÉ Ï은 ìç는 ü통þ관 제5ø(ü험®을 É
¯ÝÉ Ï는 ìç) 제1항을 따¾니ö.

제5ø(û별þ관의 Í멸)
d 제1ø(ü험®의 É¯ìç)ÕÝ 정한 뇌졸중진단비를 É¯한 경우Õ는 ý 

손õü상의 원인÷ 생긴 때부ñ ÷ û별þ관은 Í멸되며, ÷ û별þ관의 
õþ환¯®을 É¯ÝÉ Ï÷니ö.

e 피ü험×의 ìý으ü 인Ýí ÷ û별þ관ÕÝ 규정Ý는 ü험® É¯ìç
¬ 더 ÷상 À생할 Ú Ç는 경우Õ는 ÷ û별þ관은 ý 때부ñ 효½÷ 
Ç으며, ÷ 경우 Þì는 ÿü험료 및 õþ환¯® 산출방½ÝĀÕÝ 정Ý는 
¼Õ 따ÿ Þì¬ É¾한 ìý당Þ ÷ û별þ관의 계þ×É¾æ 및 û경



무배당 NH헤아림355건강보험2404(5~6종) 특별약관  ◀◀◀

- 271 -

üü험료를 É¯þ니ö.
f 제2항의 계þ×É¾æ É¯ìç¬ À생한 경우 계þ×는 ü통þ관 제7ø

(ü험®의 청í) 제1항의 Ý류 중 계þ×É¾æ É¯ü 관련된 Ý류를 
제출Ýì 계þ×É¾æ을 청íÝíý þ니ö. 계þ×É¾æ의 É¯절ì
는 ü통þ관 제8ø(ü험®의 É¯절ì)의 규정을 따르며, É¯기ÿ의 ö
음 날부ñ É¯ÿ까É의 기간Õ 대한 ÷×의 계산은 ü험계þ대출÷율을 
연단위 ý½ü 계산þ니ö.

제6ø(준용규정)
÷ û별þ관ÕÝ 정ÝÉ Ï은 ì항은 ü통þ관을 따¾니ö.

2-22. 뇌혈관질환진단비(355간편¬È)ü장 특별약관

제1ø(ü험®의 É¯ìç)
d Þì는 ü험증권Õ 기재된 피ü험×¬ ÷ û별þ관의 ü험기간 중Õ<뇌

혈관질환=으ü 진단 ×정된 경우Õ는 최Í 1ÞÕ 한Ýí Å래Õ 정한 
®æ을 뇌혈관질환진단비ü ü험Úø×Õ게 É¯þ니ö. 

í  분

지¯®æ

계약일로부터 
90일 미만

계약일로부터 
90일 이상 1년 미만

계약일로부터 
1년 이상

뇌혈관질환
진단비

÷ û별þ관 
ü험¬É®æ의 

10%

÷ û별þ관 
ü험¬É®æ의 

50%

÷ û별þ관 
ü험¬É®æ의 

100%
e 피ü험×¬ ìýÝì ý 후Õ 뇌혈관질환으ü ìý한 ìä÷ ×인된 경

우Õ는 제1항의 뇌혈관질환진단비를 É¯þ니ö. ö만, 제5ø(û별þ관
의 Í멸) 제2항Õ 따ÿ ÷ û별þ관의 계þ×É¾æ 및 û경üü험료를 
É¯한 경우Õ는 뇌혈관질환진단비ÕÝ ÷û É¯된 계þ×É¾æ 및 û
경üü험료를 ì¼한 ®æ을 É¯þ니ö.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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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ø(ü험® É¯Õ 관한 세부규정)
ü험Úø×와 Þì¬ 제1ø(ü험®의 É¯ìç)의 ü험® É¯ìçÕ 대õ 
þ의ÝÉ 못할 때는 ü험Úø×와 Þì¬ ý께 제3×를 정Ýì ý 제3×의 
의견Õ 따를 Ú 있÷니ö. 제3×는 의료½ 제3ø(의료기관)Õ 규정한 종þ
병원 ÍÎ 전문의 중Õ 정Ý며, ü험® É¯ìç 판정Õ ü는 의료비용은 
Þì¬ 전æ 부öþ니ö.

제3ø(뇌혈관질환의 정의 및 진단×정)
d ÷ û별þ관ÕÝ<뇌혈관질환=÷ÿ ý은 제8ì 한î표준질병･ì인분류

Õ 있õÝ<뇌혈관질환=으ü 분류되는 질병(@별표16A>뇌혈관질환 분
류표?참ø)을 말þ니ö.

e<뇌혈관질환=의 진단×정은 의료½ 제3ø(의료기관)제2항ÕÝ 정한 î
내의 병원, 의원 또는 î외의 의료관련½ÕÝ 정한 의료기관의 의ì(Þ
ü의ì 제외) 면허를 ¬진 ×Õ 의Ýí 내¼져ý Ý며, ÷ 진단은 병½, 
신경ÞÉ 검진ü ý께 뇌전산Ö단층촬Ç(brain CT scan), ×기공명Ç상
(MRI), 뇌혈관øÇà, 양전×방출단층à(PET), 단ÿ광×방출 전산Ö 단층
à(SPECT), 뇌ÝÚæ검ì 등을 기Íü Ýíý þ니ö. ýÿ  ̧ 피ü험×
¬ ìýÝí 상기Õ 의한 진단÷ ¬·ÝÉ Ï을 때Õ는 피ü험×¬<뇌
혈관질환=으ü 진단 또는 Þ료를 ¿ì 있É음을 증명할 만한 문ÝÖ된 
기ý 또는 증거¬ 있õý þ니ö.

제4ø(ü험®을 É¯ÝÉ Ï는 ìç)
÷ û별þ관의 ü험®을 É¯ÝÉ Ï은 ìç는 ü통þ관 제5ø(ü험®을 É
¯ÝÉ Ï는 ìç) 제1항을 따¾니ö.

제5ø(û별þ관의 Í멸)
d 제1ø(ü험®의 É¯ìç)ÕÝ 정한 뇌혈관질환진단비를 É¯한 경우Õ

는 ý 손õü상의 원인÷ 생긴 때부ñ ÷ û별þ관은 Í멸되며, ÷ û별
þ관의 õþ환¯®을 É¯ÝÉ Ï÷니ö.

e 피ü험×의 ìý으ü 인Ýí ÷ û별þ관ÕÝ 규정Ý는 ü험® É¯ìç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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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더 ÷상 À생할 Ú Ç는 경우Õ는 ÷ û별þ관은 ý 때부ñ 효½÷ 
Ç으며, ÷ 경우 Þì는 ÿü험료 및 õþ환¯® 산출방½ÝĀÕÝ 정Ý는 
¼Õ 따ÿ Þì¬ É¾한 ìý당Þ ÷ û별þ관의 계þ×É¾æ 및 û경
üü험료를 É¯þ니ö.

f 제2항의 계þ×É¾æ É¯ìç¬ À생한 경우 계þ×는 ü통þ관 제7ø
(ü험®의 청í) 제1항의 Ý류 중 계þ×É¾æ É¯ü 관련된 Ý류를 
제출Ýì 계þ×É¾æ을 청íÝíý þ니ö. 계þ×É¾æ의 É¯절ì
는 ü통þ관 제8ø(ü험®의 É¯절ì)의 규정을 따르며, É¯기ÿ의 ö
음 날부ñ É¯ÿ까É의 기간Õ 대한 ÷×의 계산은 ü험계þ대출÷율을 
연단위 ý½ü 계산þ니ö.

제6ø(준용규정)
÷ û별þ관ÕÝ 정ÝÉ Ï은 ì항은 ü통þ관을 따¾니ö.

2-23. ¯성심근경색증진단비(355간편¬È)ü장 특별약관

제1ø(ü험®의 É¯ìç)
d Þì는 ü험증권Õ 기재된 피ü험×¬ ÷ û별þ관의 ü험기간 중Õ<¯

성î근경É증=으ü 진단 ×정된 경우Õ는 최Í 1ÞÕ 한Ýí Å래Õ 정
한 ®æ을 ¯성î근경É증진단비ü ü험Úø×Õ게 É¯þ니ö. 

í  분

지¯®æ

계약일로부터 
90일 미만

계약일로부터 
90일 이상 1년 미만

계약일로부터 
1년 이상

¯성î근경É증
진단비

÷ û별þ관 
ü험¬É®æ의 

10%

÷ û별þ관 
ü험¬É®æ의 

50%

÷ û별þ관 
ü험¬É®æ의 

100%
e 피ü험×¬ ìýÝì ý 후Õ ¯성î근경É증으ü ìý한 ìä÷ ×인된 

경우Õ는 제1항의 ¯성î근경É증진단비를 É¯þ니ö. ö만, 제5ø(û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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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þ관의 Í멸) 제2항Õ 따ÿ ÷ û별þ관의 계þ×É¾æ 및 û경üü
험료를 É¯한 경우Õ는 ¯성î근경É증진단비ÕÝ ÷û É¯된 계þ×
É¾æ 및 û경üü험료를 ì¼한 ®æ을 É¯þ니ö. 

제2ø(ü험® É¯Õ 관한 세부규정)
ü험Úø×와 Þì¬ 제1ø(ü험®의 É¯ìç)의 ü험® É¯ìçÕ 대õ 
þ의ÝÉ 못할 때는 ü험Úø×와 Þì¬ ý께 제3×를 정Ýì ý 제3×의 
의견Õ 따를 Ú 있÷니ö. 제3×는 의료½ 제3ø(의료기관)Õ 규정한 종þ
병원 ÍÎ 전문의 중Õ 정Ý며, ü험® É¯ìç 판정Õ ü는 의료비용은 
Þì¬ 전æ 부öþ니ö.

제3ø(¯성î근경É증의 정의 및 진단×정)
d ÷ û별þ관ÕÝ<¯성î근경É증=÷ÿ ý은 제8ì 한î표준질병･ì인

분류Õ 있õÝ<¯성î근경É증=으ü 분류되는 질병(@별표17A>¯성
î근경É증 분류표?참ø)을 말þ니ö.

e<¯성î근경É증=의 진단×정은 의료½ 제3ø(의료기관)제2항ÕÝ 정한 
î내의 병원, 의원 또는 î외의 의료관련½ÕÝ 정한 의료기관의 의ì
(Þü의ì 제외) 면허를 ¬진 ×Õ 의Ýí 내¼져ý Ý며, ÷ 진단은 병
½ü ý께 î전÷, î장Í음파, 관상동þ(î장동þ)촬Çà, 혈æ중 î장 
효Í검ì 등을 기Íü Ýíý þ니ö. ýÿ  ̧피ü험×¬ ìýÝí 상기 
검ì방½을 진단의 기Íü 할 Ú Ç는 경우Õ는 ö음 þ의 õ² Ý¸
Õ õ당Ý는 경우 진단×정÷ 있는 것으ü 볼 Ú 있÷니ö.

   1. ü험기간 중<¯성î근경É증=으ü 진단 또는 Þ료를 ¿ì 있É음을 
증명할 Ú 있는 문ÝÖ된 기ý 또는 증거¬ 있는 경우

   2. 부검¼정Ý상 ì인÷<¯성î근경É증=으ü ×정되거  ̧Ý정되는 경우 

제4ø(ü험®을 É¯ÝÉ Ï는 ìç)
÷ û별þ관의 ü험®을 É¯ÝÉ Ï은 ìç는 ü통þ관 제5ø(ü험®을 É
¯ÝÉ Ï는 ìç) 제1항을 따¾니ö.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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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ø(û별þ관의 Í멸)
d 제1ø(ü험®의 É¯ìç)ÕÝ 정한 ¯성î근경É증진단비를 É¯한 경

우Õ는 ý 손õü상의 원인÷ 생긴 때부ñ ÷ û별þ관은 Í멸되며, ÷ 
û별þ관의 õþ환¯®을 É¯ÝÉ Ï÷니ö.

e 피ü험×의 ìý으ü 인Ýí ÷ û별þ관ÕÝ 규정Ý는 ü험® É¯ìç
¬ 더 ÷상 À생할 Ú Ç는 경우Õ는 ÷ û별þ관은 ý 때부ñ 효½÷ 
Ç으며, ÷ 경우 Þì는 ÿü험료 및 õþ환¯® 산출방½ÝĀÕÝ 정Ý는 
¼Õ 따ÿ Þì¬ É¾한 ìý당Þ ÷ û별þ관의 계þ×É¾æ 및 û경
üü험료를 É¯þ니ö.

f 제2항의 계þ×É¾æ É¯ìç¬ À생한 경우 계þ×는 ü통þ관 제7ø
(ü험®의 청í) 제1항의 Ý류 중 계þ×É¾æ É¯ü 관련된 Ý류를 
제출Ýì 계þ×É¾æ을 청íÝíý þ니ö. 계þ×É¾æ의 É¯절ì
는 ü통þ관 제8ø(ü험®의 É¯절ì)의 규정을 따르며, É¯기ÿ의 ö
음 날부ñ É¯ÿ까É의 기간Õ 대한 ÷×의 계산은 ü험계þ대출÷율을 
연단위 ý½ü 계산þ니ö.

제6ø(준용규정)
÷ û별þ관ÕÝ 정ÝÉ Ï은 ì항은 ü통þ관을 따¾니ö.

2-24. 허혈성심장질환진단비(355간편¬È)ü장 특별약관

제1ø(ü험®의 É¯ìç)
d Þì는 ü험증권Õ 기재된 피ü험×¬ ÷ û별þ관의 ü험기간 중Õ<허

혈성î장질환=으ü 진단 ×정된 경우Õ는 최Í 1ÞÕ 한Ýí Å래Õ 정
한 ®æ을 허혈성î장질환진단비ü ü험Úø×Õ게 É¯þ니ö.

í  분

지¯®æ

계약일로부터 
90일 미만

계약일로부터 
90일 이상 1년 미만

계약일로부터 
1년 이상

허혈성î장질환
진단비

÷ û별þ관 
ü험¬É®æ의 

10%

÷ û별þ관 
ü험¬É®æ의 

50%

÷ û별þ관 
ü험¬É®æ의 

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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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 피ü험×¬ ìýÝì ý 후Õ 허혈성î장질환으ü ìý한 ìä÷ ×인된 
경우Õ는 제1항의 허혈성î장질환진단비를 É¯þ니ö. ö만, 제5ø(û
별þ관의 Í멸) 제2항Õ 따ÿ ÷ û별þ관의 계þ×É¾æ 및 û경üü
험료를 É¯한 경우Õ는 허혈성î장질환진단비ÕÝ ÷û É¯된 계þ×
É¾æ 및 û경üü험료를 ì¼한 ®æ을 É¯þ니ö. 

제2ø(ü험® É¯Õ 관한 세부규정)
ü험Úø×와 Þì¬ 제1ø(ü험®의 É¯ìç)의 ü험® É¯ìçÕ 대õ 
þ의ÝÉ 못할 때는 ü험Úø×와 Þì¬ ý께 제3×를 정Ýì ý 제3×의 
의견Õ 따를 Ú 있÷니ö. 제3×는 의료½ 제3ø(의료기관)Õ 규정한 종þ
병원 ÍÎ 전문의 중Õ 정Ý며, ü험® É¯ìç 판정Õ ü는 의료비용은 
Þì¬ 전æ 부öþ니ö.

제3ø(허혈성î장질환의 정의 및 진단×정)
d ÷ û별þ관ÕÝ<허혈성î장질환=÷ÿ ý은 제8ì 한î표준질병･ì인

분류Õ 있õÝ<허혈성î장질환=으ü 분류되는 질병(@별표18A>허혈
성î장질환 분류표?참ø)을 말þ니ö.

e<허혈성î장질환=의 진단×정은 의료½ 제3ø(의료기관)제2항ÕÝ 정한 
î내의 병원, 의원 또는 î외의 의료관련½ÕÝ 정한 의료기관의 의ì
(Þü의ì 제외) 면허를 ¬진 ×Õ 의Ýí 내¼져ý Ý며, ÷ 진단은 병
½ü ý께 î전÷, î장Í음파, 관상동þ(î장동þ)촬Çà, 혈æ중 î장 
효Í검ì 등을 기Íü Ýíý þ니ö. ýÿ  ̧피ü험×¬ ìýÝí 상기 
검ì방½을 진단의 기Íü 할 Ú Ç는 경우Õ는 ö음 þ의 õ² Ý¸
Õ õ당Ý는 경우 진단×정÷ 있는 것으ü 볼 Ú 있÷니ö.

   1. ü험기간 중<허혈성î장질환=으ü 진단 또는 Þ료를 ¿ì 있É음을 
증명할 Ú 있는 문ÝÖ된 기ý 또는 증거¬ 있는 경우

   2. 부검¼정Ý상 ì인÷<허혈성î장질환=으ü ×정되거  ̧Ý정되는 경우 

제4ø(ü험®을 É¯ÝÉ Ï는 ìç)
÷ û별þ관의 ü험®을 É¯ÝÉ Ï은 ìç는 ü통þ관 제5ø(ü험®을 É
¯ÝÉ Ï는 ìç) 제1항을 따¾니ö.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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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ø(û별þ관의 Í멸)
d 제1ø(ü험®의 É¯ìç)ÕÝ 정한 허혈성î장질환진단비를 É¯한 경

우Õ는 ý 손õü상의 원인÷ 생긴 때부ñ ÷ û별þ관은 Í멸되며, ÷ 
û별þ관의 õþ환¯®을 É¯ÝÉ Ï÷니ö.

e 피ü험×의 ìý으ü 인Ýí ÷ û별þ관ÕÝ 규정Ý는 ü험® É¯ìç
¬ 더 ÷상 À생할 Ú Ç는 경우Õ는 ÷ û별þ관은 ý 때부ñ 효½÷ 
Ç으며, ÷ 경우 Þì는 ÿü험료 및 õþ환¯® 산출방½ÝĀÕÝ 정Ý는 
¼Õ 따ÿ Þì¬ É¾한 ìý당Þ ÷ û별þ관의 계þ×É¾æ 및 û경
üü험료를 É¯þ니ö.

f 제2항의 계þ×É¾æ É¯ìç¬ À생한 경우 계þ×는 ü통þ관 제7ø
(ü험®의 청í) 제1항의 Ý류 중 계þ×É¾æ É¯ü 관련된 Ý류를 
제출Ýì 계þ×É¾æ을 청íÝíý þ니ö. 계þ×É¾æ의 É¯절ì
는 ü통þ관 제8ø(ü험®의 É¯절ì)의 규정을 따르며, É¯기ÿ의 ö
음 날부ñ É¯ÿ까É의 기간Õ 대한 ÷×의 계산은 ü험계þ대출÷율을 
연단위 ý½ü 계산þ니ö.

제6ø(준용규정)
÷ û별þ관ÕÝ 정ÝÉ Ï은 ì항은 ü통þ관을 따¾니ö.

2-25. 뇌혈관질환수술비(355간편¬È)ü장 특별약관

제1ø(ü험®의 É¯ìç)
Þì는 ü험증권Õ 기재된 피ü험×¬ ÷ û별þ관의 ü험기간 중Õ ÿ뇌혈
관질환Ā의 Þ료를 ÊÙÉ인 »É으ü Úà을 ¿은 경우Õ는 Úà 1Þ당 Å
래Õ 정한 ®æ을 뇌혈관질환Úà비ü ü험Úø×Õ게 É¯þ니ö. 

í  분

지¯®æ

계약일로부터 
90일 미만

계약일로부터 
90일 이상 1년 미만

계약일로부터 
1년 이상

뇌혈관질환
Úà비

÷ û별þ관 
ü험¬É®æ의 

10%

÷ û별þ관 
ü험¬É®æ의 

50%

÷ û별þ관 
ü험¬É®æ의 

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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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ø(ü험® É¯Õ 관한 세부규정)
ü험Úø×와 Þì¬ 제1ø(ü험®의 É¯ìç)의 ü험® É¯ìçÕ 대õ 
þ의ÝÉ 못할 때는 ü험Úø×와 Þì¬ ý께 제3×를 정Ýì ý 제3×의 
의견Õ 따를 Ú 있÷니ö. 제3×는 의료½ 제3ø(의료기관)Õ 규정한 종þ
병원 ÍÎ 전문의 중Õ 정Ý며, ü험® É¯ìç 판정Õ ü는 의료비용은 
Þì¬ 전æ 부öþ니ö.

제3ø(뇌혈관질환의 정의 및 진단×정)
d ÷ û별þ관ÕÝ<뇌혈관질환=÷ÿ ý은 제8ì 한î표준질병･ì인분류

Õ 있õÝ<뇌혈관질환=으ü 분류되는 질병(@별표16A>뇌혈관질환 분
류표?참ø)을 말þ니ö.

e<뇌혈관질환=의 진단×정은 의료½ 제3ø(의료기관)제2항ÕÝ 정한 î
내의 병원, 의원 또는 î외의 의료관련½ÕÝ 정한 의료기관의 의ì(Þ
ü의ì 제외) 면허를 ¬진 ×Õ 의Ýí 내¼져ý Ý며, ÷ 진단은 병½, 
신경ÞÉ 검진ü ý께 뇌전산Ö단층촬Ç(brain CT scan), ×기공명Ç상
(MRI), 뇌혈관øÇà, 양전×방출단층à(PET), 단ÿ광×방출 전산Ö 단층
à(SPECT), 뇌ÝÚæ검ì 등을 기Íü Ýíý þ니ö. ýÿ  ̧ 피ü험×
¬ ìýÝí 상기Õ 의한 진단÷ ¬·ÝÉ Ï을 때Õ는 피ü험×¬<뇌
혈관질환=으ü 진단 또는 Þ료를 ¿ì 있É음을 증명할 만한 문ÝÖ된 
기ý 또는 증거¬ 있õý þ니ö.

제4ø(Úà의 정의와 장Í)
d ÷ û별þ관ÕÝ ÿÚàĀ÷ÿ ý은 병원 또는 의원의 의ì의 면허를 ¬진 

×(÷Ý ÿ의ìĀÿ þ니ö)Õ 의Ýí Þ료¬ 필ÖÝöì 인정된 경우üÝ 
의료기관ÕÝ 의ì의 관½ ÝÕ Þ료를 ÊÙÉ인 »É으ü 의료기í를 
ì용Ýí 생체(⽣Ü)Õ 절단(切斷, û정부위를 잘ÿ내는 것), 절제(切除, 
û정부위를 잘ÿ Çå는 것) 등의 øØ(操作)을 ¬Ý는 것을 말þ니ö.

e 제1항의 ÿÚàĀÕ는 ü건ýÉ부 산Ý 신의료기à평¬위원Þ(향후 제÷변
경ÞÕ는 동 위원Þ와 동ÿ한 기·을 ÚÞÝ는 기관)ü부ñ Í전성ü Þ
료효ü를 인정¿은 최신 Úà기½÷ ÿý½니ö.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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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의료기à평¬위원ÞA
의료½ 제54ø(신의료기à평¬위원Þ의 설Þ 등)Õ 의거 설Þ된 위원
ÞüÝ 신의료기àÕ 관한 최ì의 î의기í를 말þ니ö.   

f 제1항의 Úà은 ×Ý 등ÕÝ Þ료¬ 곤란Ýí 의료½ 제3ø(의료기관) 
제2항Õ 정한 î내의 병원, 의원 또는 î외의 의료관련½ÕÝ 정한 의료
기관ÕÝ Þ한 것Õ 한þ니ö.

g 제1항의 ÚàÕÝ Å래  þ의 ì항은 제외þ니ö.
   1. ø인(吸引, üì기 등으ü 빨Åø÷는 것)
   2. 천×(穿刺, ¼늘 또는 관을 꽂Å 체æㆍøÊ을 뽑Å내거  ̧ þ¼을 ü

ÉÝ는 것)등의 øÞ
   3. 신경(神經) ì단(NERVE BLOCK)
   4. û용성형 »É의 Úà
   5. 피È(避妊) »É의 Úà
   6. 검ì 및 진단을 위한 Úà(생검(生檢), ý½경검ì(ú腔鏡檢査) 등)
   7. 기Ð Úà의 정의Õ õ당ÝÉ Ï는 Þà

@기Ð Úà의 정의Õ õ당ÝÉ Ï는 Þà(예Þ)A
 - 절¼, ¼농 또는 ÷관ýÉà
 - ÝÉ정þ류 관련 ìü파/À÷È정þ폐쇄à
 - IPL(Intense Pulsed Light) : Å÷피엘 À÷È Þà
 - Ý간판 관련 경ú외 신경ì단à, ìü파 열Þ료à
 - Þ, ÞÚ, Þ은, Þ근, Þø골의 ÜÞ
 - 기Ð ÷와 çì한 Þà
 ※ 본 Þàø은 Úà의 정의Õ õ당ÝÉ Ï는 Þà의 예Þü, 예ÞÕ 

기재되õ 있É Ïö Ý더ÿ÷ Úà의 정의Õ õ당ÝÉ Ï는 경우 
ü상되É Ï÷니ö.

  

제5ø(ü험®을 É¯ÝÉ Ï는 ìç)
÷ û별þ관의 ü험®을 É¯ÝÉ Ï은 ìç는 ü통þ관 제5ø(ü험®을 É
¯ÝÉ Ï는 ìç) 제1항을 따¾니ö.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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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ø(û별þ관의 Í멸)
d 피ü험×¬ ü험기간 중Õ ìý한 경우Õ는 ÷ û별þ관은 Í멸되며,

<ü험료 및 õþ환¯® 산출방½Ý=ÕÝ 정Ý는 ¼Õ 따ÿ Þì¬ É¾
한 ìý당Þ ÷ û별þ관의 계þ×É¾æ 및 û경üü험료를 É¯þ니ö.

e 제1항의 계þ×É¾æ É¯ìç¬ À생한 경우 계þ×는 ü통þ관 제7ø
(ü험®의 청í) 제1항의 Ý류 중 계þ×É¾æ É¯ü 관련된 Ý류를 
제출Ýì 계þ×É¾æ을 청íÝíý þ니ö. 계þ×É¾æ의 É¯절ì
는 ü통þ관 제8ø(ü험®의 É¯절ì)의 규정을 따르며, É¯기ÿ의 ö
음 날부ñ É¯ÿ까É의 기간Õ 대한 ÷×의 계산은 ü험계þ대출÷율을 
연단위 ý½ü 계산þ니ö.

제7ø(준용규정)
÷ û별þ관ÕÝ 정ÝÉ Ï은 ì항은 ü통þ관을 따¾니ö.

2-26. 허혈성심장질환수술비(355간편¬È)ü장 특별약관

제1ø(ü험®의 É¯ìç)
Þì는 ü험증권Õ 기재된 피ü험×¬ ÷ û별þ관의 ü험기간 중Õ ÿ허혈
성î장질환Ā의 Þ료를 ÊÙÉ인 »É으ü Úà을 ¿은 경우Õ는 Úà 1Þ당 
Å래ÕÝ 정한 ®æ을 허혈성î장질환Úà비ü ü험Úø×Õ게 É¯þ니ö. 

í  분

지¯®æ

계약일로부터 
90일 미만

계약일로부터 
90일 이상 1년 미만

계약일로부터 
1년 이상

허혈성î장질환
Úà비

÷ û별þ관 
ü험¬É®æ의 

10%

÷ û별þ관 
ü험¬É®æ의 

50%

÷ û별þ관 
ü험¬É®æ의 

100%

제2ø(ü험® É¯Õ 관한 세부규정)
ü험Úø×와 Þì¬ 제1ø(ü험®의 É¯ìç)의 ü험® É¯ìçÕ 대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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þ의ÝÉ 못할 때는 ü험Úø×와 Þì¬ ý께 제3×를 정Ýì ý 제3×의 
의견Õ 따를 Ú 있÷니ö. 제3×는 의료½ 제3ø(의료기관)Õ 규정한 종þ
병원 ÍÎ 전문의 중Õ 정Ý며, ü험® É¯ìç 판정Õ ü는 의료비용은 
Þì¬ 전æ 부öþ니ö.

제3ø(허혈성î장질환의 정의 및 진단×정)
d ÷ û별þ관ÕÝ<허혈성î장질환=÷ÿ ý은 제8ì 한î표준질병･ì인

분류Õ 있õÝ<허혈성î장질환=으ü 분류되는 질병(@별표18A>허혈
성î장질환 분류표?참ø)을 말þ니ö.

e<허혈성î장질환=의 진단×정은 의료½ 제3ø(의료기관)제2항ÕÝ 정한 
î내의 병원, 의원 또는 î외의 의료관련½ÕÝ 정한 의료기관의 의ì
(Þü의ì 제외) 면허를 ¬진 ×Õ 의Ýí 내¼져ý Ý며, ÷ 진단은 병
½ü ý께 î전÷, î장Í음파, 관상동þ(î장동þ)촬Çà, 혈æ중 î장 
효Í검ì 등을 기Íü Ýíý þ니ö. ýÿ  ̧피ü험×¬ ìýÝí 상기
Õ 의한 진단÷ ¬·ÝÉ Ï을 때Õ는 피ü험×¬<허혈성î장질환=으
ü 진단 또는 Þ료를 ¿ì 있É음을 증명할 만한 문ÝÖ된 기ý 또는 증
거¬ 있õý þ니ö.

제4ø(Úà의 정의와 장Í)
d ÷ û별þ관ÕÝ ÿÚàĀ÷ÿ ý은 병원 또는 의원의 의ì의 면허를 ¬진 

×(÷Ý ÿ의ìĀÿ þ니ö)Õ 의Ýí Þ료¬ 필ÖÝöì 인정된 경우üÝ 
의료기관ÕÝ 의ì의 관½ ÝÕ Þ료를 ÊÙÉ인 »É으ü 의료기í를 
ì용Ýí 생체(⽣Ü)Õ 절단(切斷, û정부위를 잘ÿ내는 것), 절제(切除, 
û정부위를 잘ÿ Çå는 것) 등의 øØ(操作)을 ¬Ý는 것을 말þ니ö.

e 제1항의 ÿÚàĀÕ는 ü건ýÉ부 산Ý 신의료기à평¬위원Þ(향후 제÷변
경ÞÕ는 동 위원Þ와 동ÿ한 기·을 ÚÞÝ는 기관)ü부ñ Í전성ü Þ
료효ü를 인정¿은 최신 Úà기½÷ ÿý½니ö.

@신의료기à평¬위원ÞA
의료½ 제54ø(신의료기à평¬위원Þ의 설Þ 등)Õ 의거 설Þ된 위원
ÞüÝ 신의료기àÕ 관한 최ì의 î의기í를 말þ니ö.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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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 제1항의 Úà은 ×Ý 등ÕÝ Þ료¬ 곤란Ýí 의료½ 제3ø(의료기관) 
제2항Õ 정한 î내의 병원, 의원 또는 î외의 의료관련½ÕÝ 정한 의료
기관ÕÝ Þ한 것Õ 한þ니ö.

g 제1항의 ÚàÕÝ Å래  þ의 ì항은 제외þ니ö.
   1. ø인(吸引, üì기 등으ü 빨Åø÷는 것)
   2. 천×(穿刺, ¼늘 또는 관을 꽂Å 체æㆍøÊ을 뽑Å내거  ̧ þ¼을 ü

ÉÝ는 것)등의 øÞ
   3. 신경(神經) ì단(NERVE BLOCK)
   4. û용성형 »É의 Úà
   5. 피È(避妊) »É의 Úà
   6. 검ì 및 진단을 위한 Úà(생검(生檢), ý½경검ì(ú腔鏡檢査) 등)
   7. 기Ð Úà의 정의Õ õ당ÝÉ Ï는 Þà

@기Ð Úà의 정의Õ õ당ÝÉ Ï는 Þà(예Þ)A
 - 절¼, ¼농 또는 ÷관ýÉà
 - ÝÉ정þ류 관련 ìü파/À÷È정þ폐쇄à
 - IPL(Intense Pulsed Light) : Å÷피엘 À÷È Þà
 - Ý간판 관련 경ú외 신경ì단à, ìü파 열Þ료à
 - Þ, ÞÚ, Þ은, Þ근, Þø골의 ÜÞ
 - 기Ð ÷와 çì한 Þà
 ※ 본 Þàø은 Úà의 정의Õ õ당ÝÉ Ï는 Þà의 예Þü, 예ÞÕ 

기재되õ 있É Ïö Ý더ÿ÷ Úà의 정의Õ õ당ÝÉ Ï는 경우 
ü상되É Ï÷니ö.

  

제5ø(ü험®을 É¯ÝÉ Ï는 ìç)
÷ û별þ관의 ü험®을 É¯ÝÉ Ï은 ìç는 ü통þ관 제5ø(ü험®을 É
¯ÝÉ Ï는 ìç) 제1항을 따¾니ö.

제6ø(û별þ관의 Í멸)
d 피ü험×¬ ü험기간 중Õ ìý한 경우Õ는 ÷ û별þ관은 Í멸되며,

<ü험료 및 õþ환¯® 산출방½Ý=ÕÝ 정Ý는 ¼Õ 따ÿ Þì¬ 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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¾한 ìý당Þ ÷ û별þ관의 계þ×É¾æ 및 û경üü험료를 É¯þ니ö.
e 제1항의 계þ×É¾æ É¯ìç¬ À생한 경우 계þ×는 ü통þ관 제7ø

(ü험®의 청í) 제1항의 Ý류 중 계þ×É¾æ É¯ü 관련된 Ý류를 
제출Ýì 계þ×É¾æ을 청íÝíý þ니ö. 계þ×É¾æ의 É¯절ì
는 ü통þ관 제8ø(ü험®의 É¯절ì)의 규정을 따르며, É¯기ÿ의 ö
음 날부ñ É¯ÿ까É의 기간Õ 대한 ÷×의 계산은 ü험계þ대출÷율을 
연단위 ý½ü 계산þ니ö.

제7ø(준용규정)
÷ û별þ관ÕÝ 정ÝÉ Ï은 ì항은 ü통þ관을 따¾니ö.

2-27. 특정순환계질환진단비(1~5종)(당뇨병및÷상É질혈증ÿý)
(355간편¬È)ü장 특별약관 

제1ø(ü험®의 É¯ìç)
d Þì는 ü험증권Õ 기재된 피ü험×¬ ÷ û별þ관의 ü험기간 중Õ<û

정순환계질환(1~5종)(당뇨병및÷상É질혈증ÿý)=으ü 진단 ×정된 경
우Õ는 최Í 1ÞÕ 한Ýí Å래Õ 정한 ®æ을 û정순환계질환진단비
(1~5종)(당뇨병및÷상É질혈증ÿý)으ü ü험Úø×Õ게 É¯þ니ö. 

í  분
지¯®æ

계약일로부터 1년 미만 계약일로부터 1년 이상

û정순환계질환진단비(1~5종)
(당뇨병및÷상É질혈증ÿý)

÷ û별þ관 
ü험¬É®æ의 

50%

÷ û별þ관 
ü험¬É®æ의 

100%
e 피ü험×¬ ìýÝì ý 후Õ û정순환계질환(1~5종)(당뇨병및÷상É질

혈증ÿý)으ü ìý한 ìä÷ ×인된 경우Õ는 제1항의 û정순환계질환
진단비(1~5종)(당뇨병및÷상É질혈증ÿý)를 É¯þ니ö. ö만, 제5ø(û
별þ관의 Í멸) 제2항Õ 따ÿ ÷ û별þ관의 계þ×É¾æ 및 û경ü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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험료를 É¯한 경우Õ는 û정순환계질환진단비(1~5종)(당뇨병및÷상É질
혈증ÿý)ÕÝ ÷û É¯된 계þ×É¾æ 및 û경üü험료를 ì¼한 ®
æ을 É¯þ니ö. 

제2ø(ü험® É¯Õ 관한 세부규정)
ü험Úø×와 Þì¬ 제1ø(ü험®의 É¯ìç)의 ü험® É¯ìçÕ 대õ 
þ의ÝÉ 못할 때는 ü험Úø×와 Þì¬ ý께 제3×를 정Ýì ý 제3×의 
의견Õ 따를 Ú 있÷니ö. 제3×는 의료½ 제3ø(의료기관)Õ 규정한 종þ
병원 ÍÎ 전문의 중Õ 정Ý며, ü험® É¯ìç 판정Õ ü는 의료비용은 
Þì¬ 전æ 부öþ니ö.

제3ø(û정순환계질환(1~5종)(당뇨병및÷상É질혈증ÿý)의 정의 및 진단×정)
d ÷ û별þ관ÕÝ<û정순환계질환(1~5종)(당뇨병및÷상É질혈증ÿý)=÷

ÿ ý은<û정순환계질환(1~5종) 분류표=(@별표19A참ø)ÕÝ 정한 질
병 중 종í분÷ 1종ÕÝ 5종까É õ당Ý는 질병을 말Ý며, 질병분류기준
은 제8ì ¼정 한î질병·ì인분류Õ 따¾니ö.

e<û정순환계질환(1~5종)(당뇨병및÷상É질혈증ÿý)=의 진단×정은 의
료½ 제3ø(의료기관)제2항ÕÝ 정한 î내의 병원, 의원 또는 î외의 의
료관련½ÕÝ 정한 의료기관의 의ì(Þü의ì 제외) 면허를 ¬진 ×Õ 
의Ýí 내¼져ý Ý며, ÷ 진단은 병½, 신경ÞÉ 검진ü ý께 혈æ검ì
(혈æ 중 î장 효Í검ì 등), 뇌ÝÚæ검ì, 신경ÞÉ검ì, î전÷검ì, 
î÷×검ì, ö의Þ검ì, 혈관 ÷플ÿ검ì, 경동þÍ음파, 컴퓨ñ단층촬
Ç(CT), ×기공명Ç상(MRI),  양전×방출단층촬Ç(PET), 단ÿ광×방출 
전산Ö 단층촬Ç(SPECT),뇌혈관øÇà,관상동þøÇà, 대동þøÇà 등
의 Ç상의ÞÉ 검ì를 기Íü Ýíý þ니ö. ýÿ  ̧피ü험×¬ ìýÝ
í 상기 검ì방½을 진단의 기Íü 할 Ú Ç는 경우Õ는 ö음 þ의 õ
² Ý¸Õ õ당Ý는 경우 진단×정÷ 있는 것으ü 볼 Ú 있÷니ö.

   1. ü험기간 중<û정순환계질환(1~5종)(당뇨병및÷상É질혈증ÿý)=으
ü 진단 또는 Þ료를 ¿ì 있É음을 증명할 Ú 있는 문ÝÖ된 기ý 
또는 증거¬ 있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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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부검¼정Ý상 ì인÷<û정순환계질환(1~5종)(당뇨병및÷상É질혈증
ÿý)=으ü ×정되거  ̧Ý정되는 경우 

f 제2항Õ÷ 불íÝì û정순환계질환(1~5종)(당뇨병및÷상É질혈증ÿý) 
중 당뇨병÷ÿ ý은<û정순환계질환(1~5종) 분류표=(@별표19A참ø)
ÕÝ 정한 당뇨병Õ õ당Ý는 질병으ü 표준Ö된 방½으ü ï정된 당Ö
혈ÉÍ(Hemoglobin A1c, HbA1c)ÚÞ¬ 6.5%÷상을 만ùÝíý þ니
ö. 표준Ö된 방½으ü ï정된 당Ö혈ÉÍ(Hemoglobin A1c, HbA1c)란 
î제당Ö혈ÉÍ ï정 표준Ö프üý램(National  Glycohemoglobin Standard 
Program(NGSP)Õ 의õ 인증되ì<당뇨병 ø절ü þ병증Õ 대한 연í
(Diabetes Control and Complications Trial(DCCT)=ÕÝ 정한 표준Ö된 
방½으ü ï정한 것을 말þ니ö. 

g 제2항Õ÷ 불íÝì û정순환계질환(1~5종)(당뇨병및÷상É질혈증ÿý)
의 진단×정은 û정순환계질환(1~5종) 분류표ÕÝ 정한 질병Õ 따ÿ 진
단×정을 위한 기Í검ì¬ ö를 Ú 있÷니ö. 

h 제2항 제1þÕ÷ 불íÝì û정순환계질환(1~5종)(당뇨병및÷상É질혈
증ÿý)으ü 진단 또는 Þ료를 ¿ì 있É음을 증명할 Ú 있는 문ÝÖ된 
기ý 또는 증거¬ û정순환계질환(1~5종) 분류표ÕÝ 정한 질병ü 연관÷ 
Ç는 경우 Þì는 진단×정Õ 필Ö한 증거×료를 Öí할 Ú 있÷니ö. 

제4ø(ü험®을 É¯ÝÉ Ï는 ìç)
÷ û별þ관의 ü험®을 É¯ÝÉ Ï은 ìç는 ü통þ관 제5ø(ü험®을 É
¯ÝÉ Ï는 ìç) 제1항을 따¾니ö.

제5ø(û별þ관의 Í멸)
d 제1ø(ü험®의 É¯ìç)ÕÝ 정한 û정순환계질환진단비(1~5종)(당뇨

병및÷상É질혈증ÿý)를 É¯한 경우Õ는 ý 손õü상의 원인÷ 생긴 
때부ñ ÷ û별þ관은 Í멸되며, ÷ û별þ관의 õþ환¯®을 É¯ÝÉ 
Ï÷니ö.

e 피ü험×의 ìý으ü 인Ýí ÷ û별þ관ÕÝ 규정Ý는 ü험® É¯ìç
¬ 더 ÷상 À생할 Ú Ç는 경우Õ는 ÷ û별þ관은 ý 때부ñ 효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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Ç으며, ÷ 경우 Þì는 ÿü험료 및 õþ환¯® 산출방½ÝĀÕÝ 정Ý는 
¼Õ 따ÿ Þì¬ É¾한 ìý당Þ ÷ û별þ관의 계þ×É¾æ 및 û경
üü험료를 É¯þ니ö.

f 제2항의 계þ×É¾æ É¯ìç¬ À생한 경우 계þ×는 ü통þ관 제7ø
(ü험®의 청í) 제1항의 Ý류 중 계þ×É¾æ É¯ü 관련된 Ý류를 
제출Ýì 계þ×É¾æ을 청íÝíý þ니ö. 계þ×É¾æ의 É¯절ì
는 ü통þ관 제8ø(ü험®의 É¯절ì)의 규정을 따르며, É¯기ÿ의 ö
음 날부ñ É¯ÿ까É의 기간Õ 대한 ÷×의 계산은 ü험계þ대출÷율을 
연단위 ý½ü 계산þ니ö.

제6ø(준용규정)
÷ û별þ관ÕÝ 정ÝÉ Ï은 ì항은 ü통þ관을 따¾니ö.

2-28. 특정순환계질환진단비(2~5종)(355간편¬È)ü장 특별약관

제1ø(ü험®의 É¯ìç)
d Þì는 ü험증권Õ 기재된 피ü험×¬ ÷ û별þ관의 ü험기간 중Õ<û

정순환계질환(2~5종)=으ü 진단 ×정된 경우Õ는 최Í 1ÞÕ 한Ýí 
Å래Õ 정한 ®æ을 û정순환계질환진단비(2~5종)으ü ü험Úø×Õ게 
É¯þ니ö. 

í  분
지¯®æ

계약일로부터 1년 미만 계약일로부터 1년 이상

û정순환계질환진단비
(2~5종)

÷ û별þ관 
ü험¬É®æ의 50%

÷ û별þ관 
ü험¬É®æ의 100%

e 피ü험×¬ ìýÝì ý 후Õ û정순환계질환(2~5종)으ü ìý한 ìä
÷ ×인된 경우Õ는 제1항의 û정순환계질환진단비(2~5종)를 É¯þ니
ö. ö만, 제5ø(û별þ관의 Í멸) 제2항Õ 따ÿ ÷ û별þ관의 계þ×
É¾æ 및 û경üü험료를 É¯한 경우Õ는 û정순환계질환진단비(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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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ÕÝ ÷û É¯된 계þ×É¾æ 및 û경üü험료를 ì¼한 ®æ을 É
¯þ니ö. 

제2ø(ü험® É¯Õ 관한 세부규정)
ü험Úø×와 Þì¬ 제1ø(ü험®의 É¯ìç)의 ü험® É¯ìçÕ 대õ 
þ의ÝÉ 못할 때는 ü험Úø×와 Þì¬ ý께 제3×를 정Ýì ý 제3×의 
의견Õ 따를 Ú 있÷니ö. 제3×는 의료½ 제3ø(의료기관)Õ 규정한 종þ
병원 ÍÎ 전문의 중Õ 정Ý며, ü험® É¯ìç 판정Õ ü는 의료비용은 
Þì¬ 전æ 부öþ니ö.

제3ø(û정순환계질환(2~5종)의 정의 및 진단×정)
d ÷ û별þ관ÕÝ<û정순환계질환(2~5종)=÷ÿ ý은<û정순환계질환

(1~5종) 분류표=(@별표19A참ø)ÕÝ 정한 질병 중 종í분÷ 2종ÕÝ 
5종까É õ당Ý는 질병을 말Ý며, 질병분류기준은 제8ì ¼정 한î질병·
ì인분류Õ 따¾니ö.

e<û정순환계질환(2~5종)=의 진단×정은 의료½ 제3ø(의료기관)제2항Õ
Ý 정한 î내의 병원, 의원 또는 î외의 의료관련½ÕÝ 정한 의료기관
의 의ì(Þü의ì 제외) 면허를 ¬진 ×Õ 의Ýí 내¼져ý Ý며, ÷ 진
단은 병½, 신경ÞÉ 검진ü ý께 혈æ검ì(혈æ 중 î장 효Í검ì 등), 
뇌ÝÚæ검ì, 신경ÞÉ검ì, î전÷검ì, î÷×검ì, ö의Þ검ì, 혈관 
÷플ÿ검ì, 경동þÍ음파, 컴퓨ñ단층촬Ç(CT), ×기공명Ç상(MRI),  양
전×방출단층촬Ç(PET), 단ÿ광×방출 전산Ö 단층촬Ç(SPECT),뇌혈관
øÇà,관상동þøÇà, 대동þøÇà 등의 Ç상의ÞÉ 검ì를 기Íü 
Ýíý þ니ö.  ýÿ  ̧ 피ü험×¬ ìýÝí 상기 검ì방½을 진단의 
기Íü 할 Ú Ç는 경우Õ는 ö음 þ의 õ² Ý¸Õ õ당Ý는 경우 진
단×정÷ 있는 것으ü 볼 Ú 있÷니ö.

   1. ü험기간 중<û정순환계질환(2~5종)=으ü 진단 또는 Þ료를 ¿ì 
있É음을 증명할 Ú 있는 문ÝÖ된 기ý 또는 증거¬ 있는 경우

   2. 부검¼정Ý상 ì인÷<û정순환계질환(2~5종)=으ü ×정되거  ̧Ý정
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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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 제2항Õ÷ 불íÝì û정순환계질환(2~5종)의 진단×정은 û정순환계질
환(1~5종) 분류표ÕÝ 정한 질병Õ 따ÿ 진단×정을 위한 기Í검ì¬ 
ö를 Ú 있÷니ö. 

g 제2항 제1þÕ÷ 불íÝì û정순환계질환(2~5종)으ü 진단 또는 Þ료
를 ¿ì 있É음을 증명할 Ú 있는 문ÝÖ된 기ý 또는 증거¬ û정순환
계질환(1~5종) 분류표ÕÝ 정한 질병ü 연관÷ Ç는 경우 Þì는 진단
×정Õ 필Ö한 증거×료를 Öí할 Ú 있÷니ö. 

제4ø(ü험®을 É¯ÝÉ Ï는 ìç)
÷ û별þ관의 ü험®을 É¯ÝÉ Ï은 ìç는 ü통þ관 제5ø(ü험®을 É
¯ÝÉ Ï는 ìç) 제1항을 따¾니ö.

제5ø(û별þ관의 Í멸)
d 제1ø(ü험®의 É¯ìç)ÕÝ 정한 û정순환계질환진단비(2~5종)를 É

¯한 경우Õ는 ý 손õü상의 원인÷ 생긴 때부ñ ÷ û별þ관은 Í멸되
며, ÷ û별þ관의 õþ환¯®을 É¯ÝÉ Ï÷니ö.

e 피ü험×의 ìý으ü 인Ýí ÷ û별þ관ÕÝ 규정Ý는 ü험® É¯ìç
¬ 더 ÷상 À생할 Ú Ç는 경우Õ는 ÷ û별þ관은 ý 때부ñ 효½÷ 
Ç으며, ÷ 경우 Þì는 ÿü험료 및 õþ환¯® 산출방½ÝĀÕÝ 정Ý는 
¼Õ 따ÿ Þì¬ É¾한 ìý당Þ ÷ û별þ관의 계þ×É¾æ 및 û경
üü험료를 É¯þ니ö.

f 제2항의 계þ×É¾æ É¯ìç¬ À생한 경우 계þ×는 ü통þ관 제7ø
(ü험®의 청í) 제1항의 Ý류 중 계þ×É¾æ É¯ü 관련된 Ý류를 
제출Ýì 계þ×É¾æ을 청íÝíý þ니ö. 계þ×É¾æ의 É¯절ì
는 ü통þ관 제8ø(ü험®의 É¯절ì)의 규정을 따르며, É¯기ÿ의 ö
음 날부ñ É¯ÿ까É의 기간Õ 대한 ÷×의 계산은 ü험계þ대출÷율을 
연단위 ý½ü 계산þ니ö.

제6ø(준용규정)
÷ û별þ관ÕÝ 정ÝÉ Ï은 ì항은 ü통þ관을 따¾니ö.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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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9. 특정순환계질환진단비(3~5종)(355간편¬È)ü장 특별약관

제1ø(ü험®의 É¯ìç)
d Þì는 ü험증권Õ 기재된 피ü험×¬ ÷ û별þ관의 ü험기간 중Õ<û

정순환계질환(3~5종)=으ü 진단 ×정된 경우Õ는 최Í 1ÞÕ 한Ýí 
Å래Õ 정한 ®æ을 û정순환계질환진단비(3~5종)으ü ü험Úø×Õ게 
É¯þ니ö. 

í  분
지¯®æ

계약일로부터 1년 미만 계약일로부터 1년 이상

û정순환계질환진단비
(3~5종)

÷ û별þ관 
ü험¬É®æ의 50%

÷ û별þ관 
ü험¬É®æ의 100%

e 피ü험×¬ ìýÝì ý 후Õ û정순환계질환(3~5종)으ü ìý한 ìä
÷ ×인된 경우Õ는 제1항의 û정순환계질환진단비(3~5종)를 É¯þ니
ö. ö만, 제5ø(û별þ관의 Í멸) 제2항Õ 따ÿ ÷ û별þ관의 계þ×É
¾æ 및 û경üü험료를 É¯한 경우Õ는 û정순환계질환진단비(3~5종)
ÕÝ ÷û É¯된 계þ×É¾æ 및 û경üü험료를 ì¼한 ®æ을 É¯
þ니ö. 

제2ø(ü험® É¯Õ 관한 세부규정)
ü험Úø×와 Þì¬ 제1ø(ü험®의 É¯ìç)의 ü험® É¯ìçÕ 대õ 
þ의ÝÉ 못할 때는 ü험Úø×와 Þì¬ ý께 제3×를 정Ýì ý 제3×의 
의견Õ 따를 Ú 있÷니ö. 제3×는 의료½ 제3ø(의료기관)Õ 규정한 종þ
병원 ÍÎ 전문의 중Õ 정Ý며, ü험® É¯ìç 판정Õ ü는 의료비용은 
Þì¬ 전æ 부öþ니ö.

제3ø(û정순환계질환(3~5종)의 정의 및 진단×정)
d ÷ û별þ관ÕÝ<û정순환계질환(3~5종)=÷ÿ ý은<û정순환계질환(1~5

종) 분류표=(@별표19A참ø)ÕÝ 정한 질병 중 종í분÷ 3종ÕÝ 5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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까É õ당Ý는 질병을 말Ý며, 질병분류기준은 제8ì ¼정 한î질병·ì
인분류Õ 따¾니ö.

e<û정순환계질환(3~5종)=의 진단×정은 의료½ 제3ø(의료기관)제2항Õ
Ý 정한 î내의 병원, 의원 또는 î외의 의료관련½ÕÝ 정한 의료기관
의 의ì(Þü의ì 제외) 면허를 ¬진 ×Õ 의Ýí 내¼져ý Ý며, ÷ 진
단은 병½, 신경ÞÉ 검진ü ý께 혈æ검ì(혈æ 중 î장 효Í검ì 등), 
뇌ÝÚæ검ì, 신경ÞÉ검ì, î전÷검ì, î÷×검ì, ö의Þ검ì, 혈관 
÷플ÿ검ì, 경동þÍ음파, 컴퓨ñ단층촬Ç(CT), ×기공명Ç상(MRI),  양
전×방출단층촬Ç(PET), 단ÿ광×방출 전산Ö 단층촬Ç(SPECT),뇌혈관
øÇà,관상동þøÇà, 대동þøÇà 등의 Ç상의ÞÉ 검ì를 기Íü 
Ýíý þ니ö.  ýÿ  ̧ 피ü험×¬ ìýÝí 상기 검ì방½을 진단의 
기Íü 할 Ú Ç는 경우Õ는 ö음 þ의 õ² Ý¸Õ õ당Ý는 경우 진
단×정÷ 있는 것으ü 볼 Ú 있÷니ö.

   1. ü험기간 중<û정순환계질환(3~5종)=으ü 진단 또는 Þ료를 ¿ì 
있É음을 증명할 Ú 있는 문ÝÖ된 기ý 또는 증거¬ 있는 경우

   2. 부검¼정Ý상 ì인÷<û정순환계질환(3~5종)=으ü ×정되거  ̧Ý정
되는 경우 

f 제2항Õ÷ 불íÝì û정순환계질환(3~5종)의 진단×정은 û정순환계질
환(1~5종) 분류표ÕÝ 정한 질병Õ 따ÿ 진단×정을 위한 기Í검ì¬ 
ö를 Ú 있÷니ö. 

g 제2항 제1þÕ÷ 불íÝì û정순환계질환(3~5종)으ü 진단 또는 Þ료
를 ¿ì 있É음을 증명할 Ú 있는 문ÝÖ된 기ý 또는 증거¬ û정순환
계질환(1~5종) 분류표ÕÝ 정한 질병ü 연관÷ Ç는 경우 Þì는 진단
×정Õ 필Ö한 증거×료를 Öí할 Ú 있÷니ö. 

제4ø(ü험®을 É¯ÝÉ Ï는 ìç)
÷ û별þ관의 ü험®을 É¯ÝÉ Ï은 ìç는 ü통þ관 제5ø(ü험®을 É
¯ÝÉ Ï는 ìç) 제1항을 따¾니ö.

제5ø(û별þ관의 Í멸)
d 제1ø(ü험®의 É¯ìç)ÕÝ 정한 û정순환계질환진단비(3~5종)를 É

¯한 경우Õ는 ý 손õü상의 원인÷ 생긴 때부ñ ÷ û별þ관은 Í멸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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며, ÷ û별þ관의 õþ환¯®을 É¯ÝÉ Ï÷니ö.
e 피ü험×의 ìý으ü 인Ýí ÷ û별þ관ÕÝ 규정Ý는 ü험® É¯ìç

¬ 더 ÷상 À생할 Ú Ç는 경우Õ는 ÷ û별þ관은 ý 때부ñ 효½÷ 
Ç으며, ÷ 경우 Þì는 ÿü험료 및 õþ환¯® 산출방½ÝĀÕÝ 정Ý는 
¼Õ 따ÿ Þì¬ É¾한 ìý당Þ ÷ û별þ관의 계þ×É¾æ 및 û경
üü험료를 É¯þ니ö.

f 제2항의 계þ×É¾æ É¯ìç¬ À생한 경우 계þ×는 ü통þ관 제7ø
(ü험®의 청í) 제1항의 Ý류 중 계þ×É¾æ É¯ü 관련된 Ý류를 
제출Ýì 계þ×É¾æ을 청íÝíý þ니ö. 계þ×É¾æ의 É¯절ì
는 ü통þ관 제8ø(ü험®의 É¯절ì)의 규정을 따르며, É¯기ÿ의 ö
음 날부ñ É¯ÿ까É의 기간Õ 대한 ÷×의 계산은 ü험계þ대출÷율을 
연단위 ý½ü 계산þ니ö.

제6ø(준용규정)
÷ û별þ관ÕÝ 정ÝÉ Ï은 ì항은 ü통þ관을 따¾니ö.

2-30. 특정순환계질환진단비(4~5종)(355간편¬È)ü장 특별약관

제1ø(ü험®의 É¯ìç)
d Þì는 ü험증권Õ 기재된 피ü험×¬ ÷ û별þ관의 ü험기간 중Õ<û

정순환계질환(4~5종)=으ü 진단 ×정된 경우Õ는 최Í 1ÞÕ 한Ýí 
Å래Õ 정한 ®æ을 û정순환계질환진단비(4~5종)으ü ü험Úø×Õ게 
É¯þ니ö. 

í  분
지¯®æ

계약일로부터 1년 미만 계약일로부터 1년 이상

û정순환계질환진단비
(4~5종)

÷ û별þ관 
ü험¬É®æ의 50%

÷ û별þ관 
ü험¬É®æ의 100%

e 피ü험×¬ ìýÝì ý 후Õ û정순환계질환(4~5종)으ü ìý한 ì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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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된 경우Õ는 제1항의 û정순환계질환진단비(4~5종)를 É¯þ니
ö. ö만, 제5ø(û별þ관의 Í멸) 제2항Õ 따ÿ ÷ û별þ관의 계þ×É
¾æ 및 û경üü험료를 É¯한 경우Õ는 û정순환계질환진단비(4~5종)
ÕÝ ÷û É¯된 계þ×É¾æ 및 û경üü험료를 ì¼한 ®æ을 É¯
þ니ö. 

제2ø(ü험® É¯Õ 관한 세부규정)
ü험Úø×와 Þì¬ 제1ø(ü험®의 É¯ìç)의 ü험® É¯ìçÕ 대õ 
þ의ÝÉ 못할 때는 ü험Úø×와 Þì¬ ý께 제3×를 정Ýì ý 제3×의 
의견Õ 따를 Ú 있÷니ö. 제3×는 의료½ 제3ø(의료기관)Õ 규정한 종þ
병원 ÍÎ 전문의 중Õ 정Ý며, ü험® É¯ìç 판정Õ ü는 의료비용은 
Þì¬ 전æ 부öþ니ö.

제3ø(û정순환계질환(4~5종)의 정의 및 진단×정)
d ÷ û별þ관ÕÝ<û정순환계질환(4~5종)=÷ÿ ý은<û정순환계질환

(1~5종) 분류표=(@별표19A참ø)ÕÝ 정한 질병 중 종í분÷ 4종ÕÝ 
5종까É õ당Ý는 질병을 말Ý며, 질병분류기준은 제8ì ¼정 한î질병·
ì인분류Õ 따¾니ö.

e<û정순환계질환(4~5종)=의 진단×정은 의료½ 제3ø(의료기관)제2항Õ
Ý 정한 î내의 병원, 의원 또는 î외의 의료관련½ÕÝ 정한 의료기관
의 의ì(Þü의ì 제외) 면허를 ¬진 ×Õ 의Ýí 내¼져ý Ý며, ÷ 진
단은 병½, 신경ÞÉ 검진ü ý께 혈æ검ì(혈æ 중 î장 효Í검ì 등), 
뇌ÝÚæ검ì, 신경ÞÉ검ì, î전÷검ì, î÷×검ì, ö의Þ검ì, 혈관 
÷플ÿ검ì, 경동þÍ음파, 컴퓨ñ단층촬Ç(CT), ×기공명Ç상(MRI),  양
전×방출단층촬Ç(PET), 단ÿ광×방출 전산Ö 단층촬Ç(SPECT),뇌혈관
øÇà,관상동þøÇà, 대동þøÇà 등의 Ç상의ÞÉ 검ì를 기Íü 
Ýíý þ니ö.  ýÿ  ̧ 피ü험×¬ ìýÝí 상기 검ì방½을 진단의 
기Íü 할 Ú Ç는 경우Õ는 ö음 þ의 õ² Ý¸Õ õ당Ý는 경우 진
단×정÷ 있는 것으ü 볼 Ú 있÷니ö.

   1. ü험기간 중<û정순환계질환(4~5종)=으ü 진단 또는 Þ료를 ¿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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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É음을 증명할 Ú 있는 문ÝÖ된 기ý 또는 증거¬ 있는 경우
   2. 부검¼정Ý상 ì인÷<û정순환계질환(4~5종)=으ü ×정되거  ̧Ý정

되는 경우 
f 제2항Õ÷ 불íÝì û정순환계질환(4~5종)의 진단×정은 û정순환계질

환(1~5종) 분류표ÕÝ 정한 질병Õ 따ÿ 진단×정을 위한 기Í검ì¬ 
ö를 Ú 있÷니ö. 

g 제2항 제1þÕ÷ 불íÝì û정순환계질환(4~5종)으ü 진단 또는 Þ료
를 ¿ì 있É음을 증명할 Ú 있는 문ÝÖ된 기ý 또는 증거¬ û정순환
계질환(1~5종) 분류표ÕÝ 정한 질병ü 연관÷ Ç는 경우 Þì는 진단
×정Õ 필Ö한 증거×료를 Öí할 Ú 있÷니ö. 

제4ø(ü험®을 É¯ÝÉ Ï는 ìç)
÷ û별þ관의 ü험®을 É¯ÝÉ Ï은 ìç는 ü통þ관 제5ø(ü험®을 É
¯ÝÉ Ï는 ìç) 제1항을 따¾니ö.

제5ø(û별þ관의 Í멸)
d 제1ø(ü험®의 É¯ìç)ÕÝ 정한 û정순환계질환진단비(4~5종)를 É

¯한 경우Õ는 ý 손õü상의 원인÷ 생긴 때부ñ ÷ û별þ관은 Í멸되
며, ÷ û별þ관의 õþ환¯®을 É¯ÝÉ Ï÷니ö.

e 피ü험×의 ìý으ü 인Ýí ÷ û별þ관ÕÝ 규정Ý는 ü험® É¯ìç
¬ 더 ÷상 À생할 Ú Ç는 경우Õ는 ÷ û별þ관은 ý 때부ñ 효½÷ 
Ç으며, ÷ 경우 Þì는 ÿü험료 및 õþ환¯® 산출방½ÝĀÕÝ 정Ý는 
¼Õ 따ÿ Þì¬ É¾한 ìý당Þ ÷ û별þ관의 계þ×É¾æ 및 û경
üü험료를 É¯þ니ö.

f 제2항의 계þ×É¾æ É¯ìç¬ À생한 경우 계þ×는 ü통þ관 제7ø
(ü험®의 청í) 제1항의 Ý류 중 계þ×É¾æ É¯ü 관련된 Ý류를 
제출Ýì 계þ×É¾æ을 청íÝíý þ니ö. 계þ×É¾æ의 É¯절ì
는 ü통þ관 제8ø(ü험®의 É¯절ì)의 규정을 따르며, É¯기ÿ의 ö
음 날부ñ É¯ÿ까É의 기간Õ 대한 ÷×의 계산은 ü험계þ대출÷율을 
연단위 ý½ü 계산þ니ö.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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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ø(준용규정)
÷ û별þ관ÕÝ 정ÝÉ Ï은 ì항은 ü통þ관을 따¾니ö.

2-31. 특정순환계질환진단비(5종)(355간편¬È)ü장 특별약관

제1ø(ü험®의 É¯ìç)
d Þì는 ü험증권Õ 기재된 피ü험×¬ ÷ û별þ관의 ü험기간 중Õ<û

정순환계질환(5종)=으ü 진단 ×정된 경우Õ는 최Í1ÞÕ 한Ýí Å래Õ 
정한 ®æ을 û정순환계질환(5종)진단비ü ü험Úø×Õ게 É¯þ니ö. 

í  분
지¯®æ

계약일로부터 1년 미만 계약일로부터 1년 이상

û정순환계질환진단비
(5종)

÷ û별þ관 
ü험¬É®æ의 50%

÷ û별þ관 
ü험¬É®æ의 100%

e 피ü험×¬ ìýÝì ý 후Õ û정순환계질환(5종)으ü ìý한 ìä÷ 
×인된 경우Õ는 제1항의 û정순환계질환(5종)진단비를 É¯þ니ö. ö
만, 제5ø(û별þ관의 Í멸) 제2항Õ 따ÿ ÷ û별þ관의 계þ×É¾æ 
및 û경üü험료를 É¯한 경우Õ는 û정순환계질환(5종)진단비ÕÝ ÷
û É¯된 계þ×É¾æ 및 û경üü험료를 ì¼한 ®æ을 É¯þ니ö. 

제2ø(ü험® É¯Õ 관한 세부규정)
ü험Úø×와 Þì¬ 제1ø(ü험®의 É¯ìç)의 ü험® É¯ìçÕ 대õ 
þ의ÝÉ 못할 때는 ü험Úø×와 Þì¬ ý께 제3×를 정Ýì ý 제3×의 
의견Õ 따를 Ú 있÷니ö. 제3×는 의료½ 제3ø(의료기관)Õ 규정한 종þ
병원 ÍÎ 전문의 중Õ 정Ý며, ü험® É¯ìç 판정Õ ü는 의료비용은 
Þì¬ 전æ 부öþ니ö.

제3ø(û정순환계질환(5종)의 정의 및 진단×정)
d ÷ û별þ관ÕÝ<û정순환계질환(5종)=÷ÿ ý은<û정순환계질환(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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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 분류표=(@별표19A참ø)ÕÝ 정한 질병 중 종í분÷ 5종Õ õ당Ý
는 질병을 말Ý며, 질병분류기준은 제8ì ¼정 한î질병·ì인분류Õ 따
¾니ö.

e<û정순환계질환(5종)=의 진단×정은 의료½ 제3ø(의료기관)제2항ÕÝ 
정한 î내의 병원, 의원 또는 î외의 의료관련½ÕÝ 정한 의료기관의 
의ì(Þü의ì 제외) 면허를 ¬진 ×Õ 의Ýí 내¼져ý Ý며, ÷ 진단은 
병½, 신경ÞÉ 검진ü ý께 혈æ검ì(혈æ 중 î장 효Í검ì 등), 뇌Ý
Úæ검ì, 신경ÞÉ검ì, î전÷검ì, î÷×검ì, ö의Þ검ì, 혈관 ÷
플ÿ검ì, 경동þÍ음파, 컴퓨ñ단층촬Ç(CT), ×기공명Ç상(MRI),  양전
×방출단층촬Ç(PET), 단ÿ광×방출 전산Ö 단층촬Ç(SPECT),뇌혈관ø
Çà,관상동þøÇà, 대동þøÇà 등의 Ç상의ÞÉ 검ì를 기Íü Ý
íý þ니ö. ýÿ  ̧피ü험×¬ ìýÝí 상기 검ì방½을 진단의 기Í
ü 할 Ú Ç는 경우Õ는 ö음 þ의 õ² Ý¸Õ õ당Ý는 경우 진단×
정÷ 있는 것으ü 볼 Ú 있÷니ö.

   1. ü험기간 중<û정순환계질환(5종)=으ü 진단 또는 Þ료를 ¿ì 있
É음을 증명할 Ú 있는 문ÝÖ된 기ý 또는 증거¬ 있는 경우

   2. 부검¼정Ý상 ì인÷<û정순환계질환(5종)=으ü ×정되거  ̧ Ý정되
는 경우 

f 제2항Õ÷ 불íÝì û정순환계질환(5종)의 진단×정은 û정순환계질환
(1~5종) 분류표ÕÝ 정한 질병Õ 따ÿ 진단×정을 위한 기Í검ì¬ ö
를 Ú 있÷니ö. 

g 제2항 제1þÕ÷ 불íÝì û정순환계질환(5종)으ü 진단 또는 Þ료를 
¿ì 있É음을 증명할 Ú 있는 문ÝÖ된 기ý 또는 증거¬ û정순환계질
환(1~5종) 분류표ÕÝ 정한 질병ü 연관÷ Ç는 경우 Þì는 진단×정
Õ 필Ö한 증거×료를 Öí할 Ú 있÷니ö. 

제4ø(ü험®을 É¯ÝÉ Ï는 ìç)
÷ û별þ관의 ü험®을 É¯ÝÉ Ï은 ìç는 ü통þ관 제5ø(ü험®을 É
¯ÝÉ Ï는 ìç) 제1항을 따¾니ö.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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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ø(û별þ관의 Í멸)
d 제1ø(ü험®의 É¯ìç)ÕÝ 정한 û정순환계질환(5종)진단비를 É¯한 

경우Õ는 ý 손õü상의 원인÷ 생긴 때부ñ ÷ û별þ관은 Í멸되며, 
÷ û별þ관의 õþ환¯®을 É¯ÝÉ Ï÷니ö.

e 피ü험×의 ìý으ü 인Ýí ÷ û별þ관ÕÝ 규정Ý는 ü험® É¯ìç
¬ 더 ÷상 À생할 Ú Ç는 경우Õ는 ÷ û별þ관은 ý 때부ñ 효½÷ 
Ç으며, ÷ 경우 Þì는 ÿü험료 및 õþ환¯® 산출방½ÝĀÕÝ 정Ý는 
¼Õ 따ÿ Þì¬ É¾한 ìý당Þ ÷ û별þ관의 계þ×É¾æ 및 û경
üü험료를 É¯þ니ö.

f 제2항의 계þ×É¾æ É¯ìç¬ À생한 경우 계þ×는 ü통þ관 제7ø
(ü험®의 청í) 제1항의 Ý류 중 계þ×É¾æ É¯ü 관련된 Ý류를 
제출Ýì 계þ×É¾æ을 청íÝíý þ니ö. 계þ×É¾æ의 É¯절ì
는 ü통þ관 제8ø(ü험®의 É¯절ì)의 규정을 따르며, É¯기ÿ의 ö
음 날부ñ É¯ÿ까É의 기간Õ 대한 ÷×의 계산은 ü험계þ대출÷율을 
연단위 ý½ü 계산þ니ö.

제6ø(준용규정)
÷ û별þ관ÕÝ 정ÝÉ Ï은 ì항은 ü통þ관을 따¾니ö.

2-32. 심근병증진단비(355간편¬È)ü장 특별약관

제1ø(ü험®의 É¯ìç)
d Þì는 ü험증권Õ 기재된 피ü험×¬ ÷ û별þ관의 ü험기간 중Õ<î

근병증=으ü 진단 ×정된 경우Õ는 최Í 1ÞÕ 한Ýí Å래Õ 정한 ®
æ을 î근병증진단비ü ü험Úø×Õ게 É¯þ니ö.

í  분
지¯®æ

계약일로부터 1년 미만 계약일로부터 1년 이상

î근병증진단비 ÷ û별þ관 ü험¬É®æ의 
50%

÷ û별þ관 ü험¬É®æ의 
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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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 피ü험×¬ ìýÝì ý 후Õ î근병증으ü ìý한 ìä÷ ×인된 경우
Õ는 제1항의 î근병증진단비를 É¯þ니ö. ö만, 제5ø(û별þ관의 Í
멸) 제2항Õ 따ÿ ÷ û별þ관의 계þ×É¾æ 및 û경üü험료를 É¯
한 경우Õ는 î근병증진단비ÕÝ ÷û É¯된 계þ×É¾æ 및 û경üü
험료를 ì¼한 ®æ을 É¯þ니ö. 

제2ø(ü험® É¯Õ 관한 세부규정)
ü험Úø×와 Þì¬ 제1ø(ü험®의 É¯ìç)의 ü험® É¯ìçÕ 대õ 
þ의ÝÉ 못할 때는 ü험Úø×와 Þì¬ ý께 제3×를 정Ýì ý 제3×의 
의견Õ 따를 Ú 있÷니ö. 제3×는 의료½ 제3ø(의료기관)Õ 규정한 종þ
병원 ÍÎ 전문의 중Õ 정Ý며, ü험® É¯ìç 판정Õ ü는 의료비용은 
Þì¬ 전æ 부öþ니ö.

제3ø(î근병증의 정의 및 진단×정)
d ÷ û별þ관ÕÝ<î근병증=÷ÿ ý은 제8ì 한î표준질병･ì인분류Õ 

있õÝ<î근병증=으ü 분류되는 질병(@별표20A>î근병증 분류표?
참ø)을 말þ니ö.

e<î근병증=의 진단×정은 의료½ 제3ø(의료기관)ÕÝ 정한 î내의 병
원 또는 ÷와 동등Ýöì Þì¬ 인정Ý는 î외의 의료기관의 의ì(Þü
의ì 제외) 면허를 ¬진 ×Õ 의Ýí 내¼져ý Ý며, ÷ 진단은 병½ü 
ý께 î전÷, î장Í음파, î÷×검ì, î장 ×기공명Ç상(MRI), 흉부 X-
선검ì, î근øÊ검ì 또는 î장 전산Ö단층촬Ç(CT) 등을 기Íü Ýí
ý þ니ö. ýÿ  ̧피ü험×¬ ìýÝí 상기 검ì방½을 진단의 기Íü 
할 Ú Ç는 경우Õ는 ö음 þ의 õ² Ý¸Õ õ당Ý는 경우 진단×정
÷ 있는 것으ü 볼 Ú 있÷니ö.

   1. ü험기간 중<î근병증=으ü 진단 또는 Þ료를 ¿ì 있É음을 증명
할 Ú 있는 문ÝÖ된 기ý 또는 증거¬ 있는 경우

   2. 부검¼정Ý상 ì인÷<î근병증=으ü ×정되거  ̧Ý정되는 경우 

제4ø(ü험®을 É¯ÝÉ Ï는 ìç)
÷ û별þ관의 ü험®을 É¯ÝÉ Ï은 ìç는 ü통þ관 제5ø(ü험®을 É
¯ÝÉ Ï는 ìç) 제1항을 따¾니ö.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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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ø(û별þ관의 Í멸)
d 제1ø(ü험®의 É¯ìç)ÕÝ 정한 î근병증진단비 ü험®을 É¯한 때

Õ는 ý 손õü상의 원인÷ 생긴 때부ñ ÷ û별þ관은 Í멸되며, ÷ û
별þ관의 õþ환¯®을 É¯ÝÉ Ï÷니ö.

e 피ü험×의 ìý으ü 인Ýí ÷ û별þ관ÕÝ 규정Ý는 ü험® É¯ìç
¬ 더 ÷상 À생할 Ú Ç는 경우Õ는 ÷ û별þ관은 ý 때부ñ 효½÷ 
Ç으며, ÷ 경우 Þì는 ÿü험료 및 õþ환¯® 산출방½ÝĀÕÝ 정Ý는 
¼Õ 따ÿ Þì¬ É¾한 ìý당Þ ÷ û별þ관의 계þ×É¾æ 및 û경
üü험료를 É¯þ니ö.

f 제2항의 계þ×É¾æ É¯ìç¬ À생한 경우 계þ×는 ü통þ관 제7ø
(ü험®의 청í) 제1항의 Ý류 중 계þ×É¾æ É¯ü 관련된 Ý류를 
제출Ýì 계þ×É¾æ을 청íÝíý þ니ö. 계þ×É¾æ의 É¯절ì
는 ü통þ관 제8ø(ü험®의 É¯절ì)의 규정을 따르며, É¯기ÿ의 ö
음 날부ñ É¯ÿ까É의 기간Õ 대한 ÷×의 계산은 ü험계þ대출÷율을 
연단위 ý½ü 계산þ니ö.

제6ø(준용규정)
÷ û별þ관ÕÝ 정ÝÉ Ï은 ì항은 ü통þ관을 따¾니ö.

2-33. 주요심장염증질환진단비(355간편¬È)ü장 특별약관

제1ø(ü험®의 É¯ìç)
d Þì는 ü험증권Õ 기재된 피ü험×¬ ÷ û별þ관의 ü험기간 중Õ<ü

Öî장ý증질환=으ü 진단×정 되É을 경우Õ는 최Í 1ÞÕ 한Ýí Å
래ÕÝ 정한 ®æ을 üÖî장ý증질환진단비ü ü험Úø×Õ게 É¯þ니ö.

í  분
지¯®æ

계약일로부터 1년 미만 계약일로부터 1년 이상

üÖî장ý증질환
진단비

÷ û별þ관 
ü험¬É®æ의 50%

÷ û별þ관 
ü험¬É®æ의 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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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 피ü험×¬ ìýÝì ý 후Õ üÖî장ý증질환으ü ìý한 ìä÷ ×인
된 경우Õ는 제1항의 üÖî장ý증질환증진단비를 É¯þ니ö. ö만, 제
5ø(û별þ관의 Í멸) 제2항Õ 따ÿ ÷ û별þ관의 계þ×É¾æ 및 û
경üü험료를 É¯한 경우Õ는 üÖî장ý증질환진단비ÕÝ ÷û É¯된 
계þ×É¾æ 및 û경üü험료를 ì¼한 ®æ을 É¯þ니ö. 

제2ø(ü험® É¯Õ 관한 세부규정)
ü험Úø×와 Þì¬ 제1ø(ü험®의 É¯ìç)의 ü험® É¯ìçÕ 대õ 
þ의ÝÉ 못할 때는 ü험Úø×와 Þì¬ ý께 제3×를 정Ýì ý 제3×의 
의견Õ 따를 Ú 있÷니ö. 제3×는 의료½ 제3ø(의료기관)Õ 규정한 종þ
병원 ÍÎ 전문의 중Õ 정Ý며, ü험® É¯ìç 판정Õ ü는 의료비용은 
Þì¬ 전æ 부öþ니ö.

제3ø(üÖî장ý증질환의 정의 및 진단×정)
d ÷ û별þ관ÕÝ<üÖî장ý증질환=÷ÿ ý은 제8ì 한î표준질병･ì

인분류Õ 있õÝ<üÖî장ý증질환=으ü 분류되는 질병(@별표21A
>üÖî장ý증질환 분류표?참ø)을 말þ니ö.

e<üÖî장ý증질환=의 진단×정은 의료½ 제3ø(의료기관)ÕÝ 정한 î
내의 병원 또는 ÷와 동등Ýöì Þì¬ 인정Ý는 î외의 의료기관의 의
ì(Þü의ì 제외) 면허를 ¬진 ×Õ 의Ýí 내¼져ý Ý며, ÷ 진단은 
병½·÷ÞÉ검ì(진찰)ü ý께 î전÷, î장Í음파, î÷×검ì,  흉부 X
선검ì, 흉부전산Ö단층촬Ç(CT), 흉부×기공명Ç상(MRI), ö의Þ검ì, 
î근øÊ검ì, 양전×방출단층à(PET), 관상동þøÇà, 혈æ¼양검ì, 
øÊ¼양검ì 등을 기Íü Ýíý þ니ö. ýÿ  ̧ 피ü험×¬ ìýÝí 
상기 검ì방½을 진단의 기Íü 할 Ú Ç는 경우Õ는 ö음 þ의 õ² 
Ý¸Õ õ당Ý는 경우 진단×정÷ 있는 것으ü 볼 Ú 있÷니ö.

   1. ü험기간 중<üÖî장ý증질환=으ü 진단 또는 Þ료를 ¿ì 있É음
을 증명할 Ú 있는 문ÝÖ된 기ý 또는 증거¬ 있는 경우

   2. 부검¼정Ý상 ì인÷<üÖî장ý증질환=으ü ×정되거  ̧ Ý정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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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ø(ü험®을 É¯ÝÉ Ï는 ìç)
÷ û별þ관의 ü험®을 É¯ÝÉ Ï은 ìç는 ü통þ관 제5ø(ü험®을 É
¯ÝÉ Ï는 ìç) 제1항을 따¾니ö.

제5ø(û별þ관의 Í멸)
d 제1ø(ü험®의 É¯ìç)ÕÝ 정한 üÖî장ý증질환진단비 ü험®을 

É¯한 때Õ는 ý 손õü상의 원인÷ 생긴 때부ñ ÷ û별þ관은 Í멸되
며, ÷ û별þ관의 õþ환¯®을 É¯ÝÉ Ï÷니ö.

e 피ü험×의 ìý으ü 인Ýí ÷ û별þ관ÕÝ 규정Ý는 ü험® É¯ìç
¬ 더 ÷상 À생할 Ú Ç는 경우Õ는 ÷ û별þ관은 ý 때부ñ 효½÷ 
Ç으며, ÷ 경우 Þì는 ÿü험료 및 õþ환¯® 산출방½ÝĀÕÝ 정Ý는 
¼Õ 따ÿ Þì¬ É¾한 ìý당Þ ÷ û별þ관의 계þ×É¾æ 및 û경
üü험료를 É¯þ니ö.

f 제2항의 계þ×É¾æ É¯ìç¬ À생한 경우 계þ×는 ü통þ관 제7ø
(ü험®의 청í) 제1항의 Ý류 중 계þ×É¾æ É¯ü 관련된 Ý류를 
제출Ýì 계þ×É¾æ을 청íÝíý þ니ö. 계þ×É¾æ의 É¯절ì
는 ü통þ관 제8ø(ü험®의 É¯절ì)의 규정을 따르며, É¯기ÿ의 ö
음 날부ñ É¯ÿ까É의 기간Õ 대한 ÷×의 계산은 ü험계þ대출÷율을 
연단위 ý½ü 계산þ니ö.

   
제6ø(준용규정)
÷ û별þ관ÕÝ 정ÝÉ Ï은 ì항은 ü통þ관을 따¾니ö.

2-34. 심혈관특정질환a진단비(355간편¬È)ü장 특별약관

제1ø(ü험®의 É¯ìç)
d Þì는 ü험증권Õ 기재된 피ü험×¬ ÷ û별þ관의 ü험기간 중Õ<î

혈관û정질환a=으ü 진단 ×정된 경우Õ는 최Í 1ÞÕ 한Ýí Å래Õ 
정한 ®æ을 î혈관û정질환a진단비ü ü험Úø×Õ게 É¯þ니ö.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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í  분

지¯®æ

계약일로부터 
90일 미만

계약일로부터 
90일 이상 1년 미만

계약일로부터 
1년 이상

î혈관û정질환a
진단비

÷ û별þ관 
ü험¬É®æ의 

10%

÷ û별þ관 
ü험¬É®æ의 

50%

÷ û별þ관 
ü험¬É®æ의 

100%
e 피ü험×¬ ìýÝì ý 후Õ î혈관û정질환a으ü ìý한 ìä÷ ×인

된 경우Õ는 제1항의 î혈관û정질환a진단비를 É¯þ니ö. ö만, 제5
ø(û별þ관의 Í멸) 제2항Õ 따ÿ ÷ û별þ관의 계þ×É¾æ 및 û경
üü험료를 É¯한 경우Õ는 î혈관û정질환a진단비ÕÝ ÷û É¯된 
계þ×É¾æ 및 û경üü험료를 ì¼한 ®æ을 É¯þ니ö. 

제2ø(ü험® É¯Õ 관한 세부규정)
ü험Úø×와 Þì¬ 제1ø(ü험®의 É¯ìç)의 ü험® É¯ìçÕ 대õ 
þ의ÝÉ 못할 때는 ü험Úø×와 Þì¬ ý께 제3×를 정Ýì ý 제3×의 
의견Õ 따를 Ú 있÷니ö. 제3×는 의료½ 제3ø(의료기관)Õ 규정한 종þ
병원 ÍÎ 전문의 중Õ 정Ý며, ü험® É¯ìç 판정Õ ü는 의료비용은 
Þì¬ 전æ 부öþ니ö.

제3ø(<î혈관û정질환a=의 정의 및 진단×정)
d ÷ û별þ관ÕÝ<î혈관û정질환a=÷ÿ ý은 제8ì 한î표준질병･ì

인분류Õ 있õÝ<î혈관û정질환a=으ü 분류되는 질병(@별표22A
>î혈관û정질환a 분류표?참ø)을 말þ니ö.

e<î혈관û정질환a=의 진단×정은 의료½ 제3ø(의료기관)ÕÝ 정한 î
내의 병원 또는 ÷와 동등Ýöì Þì¬ 인정Ý는 î외의 의료기관의 의
ì(Þü의ì 제외) 면허를 ¬진 ×Õ 의Ýí 내¼져ý Ý며, ÷ 진단은 
병½ü ý께 î전÷, î장Í음파, 관상동þ(î장동þ)촬Çà, 혈æ 중 î
장 효Í검ì  등을 기Íü Ýíý þ니ö. ýÿ  ̧ 피ü험×¬ ìýÝí 
상기 검ì방½을 진단의 기Íü 할 Ú Ç는 경우Õ는 ö음 þ의 õ²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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Ý¸Õ õ당Ý는 경우 진단×정÷ 있는 것으ü 볼 Ú 있÷니ö.
   1. ü험기간 중<î혈관û정질환a=으ü 진단 또는 Þ료를 ¿ì 있É음

을 증명할 Ú 있는 문ÝÖ된 기ý 또는 증거¬ 있는 경우
   2. 부검¼정Ý상 ì인÷<î혈관û정질환a=으ü ×정되거  ̧ Ý정되는 

경우 

제4ø(ü험®을 É¯ÝÉ Ï는 ìç)
÷ û별þ관의 ü험®을 É¯ÝÉ Ï은 ìç는 ü통þ관 제5ø(ü험®을 É
¯ÝÉ Ï는 ìç) 제1항을 따¾니ö.

제5ø(û별þ관의 Í멸)
d 제1ø(ü험®의 É¯ìç)ÕÝ 정한 î혈관û정질환a진단비 ü험®을 

É¯한 때Õ는 ý 손õü상의 원인÷ 생긴 때부ñ ÷ û별þ관은 Í멸되
며, ÷ û별þ관의 õþ환¯®을 É¯ÝÉ Ï÷니ö.

e 피ü험×의 ìý으ü 인Ýí ÷ û별þ관ÕÝ 규정Ý는 ü험® É¯ìç
¬ 더 ÷상 À생할 Ú Ç는 경우Õ는 ÷ û별þ관은 ý 때부ñ 효½÷ 
Ç으며, ÷ 경우 Þì는 ÿü험료 및 õþ환¯® 산출방½ÝĀÕÝ 정Ý는 
¼Õ 따ÿ Þì¬ É¾한 ìý당Þ ÷ û별þ관의 계þ×É¾æ 및 û경
üü험료를 É¯þ니ö.

f 제2항의 계þ×É¾æ É¯ìç¬ À생한 경우 계þ×는 ü통þ관 제7ø
(ü험®의 청í) 제1항의 Ý류 중 계þ×É¾æ É¯ü 관련된 Ý류를 
제출Ýì 계þ×É¾æ을 청íÝíý þ니ö. 계þ×É¾æ의 É¯절ì
는 ü통þ관 제8ø(ü험®의 É¯절ì)의 규정을 따르며, É¯기ÿ의 ö
음 날부ñ É¯ÿ까É의 기간Õ 대한 ÷×의 계산은 ü험계þ대출÷율을 
연단위 ý½ü 계산þ니ö.

   
제6ø(준용규정)
÷ û별þ관ÕÝ 정ÝÉ Ï은 ì항은 ü통þ관을 따¾니ö.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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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5. 심혈관특정질환a(기Ð심장부정맥제외)진단비(355간편¬È)ü장 특별약관

제1ø(ü험®의 É¯ìç)
d Þì는 ü험증권Õ 기재된 피ü험×¬ ÷ û별þ관의 ü험기간 중Õ<î

혈관û정질환a(기Ðî장부정þ제외)=ü 진단 ×정된 경우Õ는 최Í 1Þ
Õ 한Ýí Å래Õ 정한 ®æ을<î혈관û정질환a(기Ðî장부정þ제외)
진단비=ü ü험Úø×Õ게 É¯þ니ö.

í  분

지¯®æ

계약일로부터 
90일 미만

계약일로부터 
90일 이상 1년 미만

계약일로부터 
1년 이상

î혈관û정질환a
(기Ðî장부정þ제외)

진단비

÷ û별þ관 
ü험¬É®æ의 

10%

÷ û별þ관 
ü험¬É®æ의 

50%

÷ û별þ관 
ü험¬É®æ의 

100%
e 피ü험×¬ ìýÝì ý 후Õ<î혈관û정질환a(기Ðî장부정þ제외)=

ü ìý한 ìä÷ ×인된 경우Õ는 제1항의 î혈관û정질환a(기Ðî장
부정þ제외)진단비를 É¯þ니ö. ö만, 제5ø(û별þ관의 Í멸) 제2항Õ 
따ÿ ÷ û별þ관의 계þ×É¾æ 및 û경üü험료를 É¯한 경우Õ는 
î혈관û정질환a(기Ðî장부정þ제외)진단비ÕÝ ÷û É¯된 계þ×É
¾æ 및 û경üü험료를 ì¼한 ®æ을 É¯þ니ö. 

제2ø(ü험® É¯Õ 관한 세부규정)
ü험Úø×와 Þì¬ 제1ø(ü험®의 É¯ìç)의 ü험® É¯ìçÕ 대õ 
þ의ÝÉ 못할 때는 ü험Úø×와 Þì¬ ý께 제3×를 정Ýì ý 제3×의 
의견Õ 따를 Ú 있÷니ö. 제3×는 의료½ 제3ø(의료기관)Õ 규정한 종þ
병원 ÍÎ 전문의 중Õ 정Ý며, ü험® É¯ìç 판정Õ ü는 의료비용은 
Þì¬ 전æ 부öþ니ö.

제3ø(<î혈관û정질환a(기Ðî장부정þ제외)=의 정의 및 진단×정)
d ÷ û별þ관ÕÝ<î혈관û정질환a(기Ðî장부정þ제외)=÷ÿ ý은 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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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ì 한î표준질병･ì인분류Õ 있õÝ<î혈관û정질환a(기Ðî장부정þ
제외)=으ü 분류되는 질병(@별표23A>î혈관û정질환a(기Ðî장부정
þ제외) 분류표?참ø)을 말þ니ö.

e<î혈관û정질환a(기Ðî장부정þ제외)=의 진단×정은 의료½ 제3ø
(의료기관)ÕÝ 정한 î내의 병원 또는 ÷와 동등Ýöì Þì¬ 인정Ý
는 î외의 의료기관의 의ì(Þü의ì 제외) 면허를 ¬진 ×Õ 의Ýí 내
¼져ý Ý며, ÷ 진단은 병½ü ý께 î전÷, î장Í음파, 관상동þ(î장
동þ)촬Çà, 혈æ 중 î장 효Í검ì  등을 기Íü Ýíý þ니ö. ýÿ

 ̧ 피ü험×¬ ìýÝí 상기 검ì방½을 진단의 기Íü 할 Ú Ç는 경
우Õ는 ö음 þ의 õ² Ý¸Õ õ당Ý는 경우 진단×정÷ 있는 것으ü 
볼 Ú 있÷니ö.

   1. ü험기간 중<î혈관û정질환a(기Ðî장부정þ제외)=으ü 진단 또는 
Þ료를 ¿ì 있É음을 증명할 Ú 있는 문ÝÖ된 기ý 또는 증거¬ 있
는 경우

   2. 부검¼정Ý상 ì인÷<î혈관û정질환a(기Ðî장부정þ제외)=으ü 
×정되거  ̧Ý정되는 경우 

제4ø(ü험®을 É¯ÝÉ Ï는 ìç)
÷ û별þ관의 ü험®을 É¯ÝÉ Ï은 ìç는 ü통þ관 제5ø(ü험®을 É
¯ÝÉ Ï는 ìç) 제1항을 따¾니ö.

제5ø(û별þ관의 Í멸)
d 제1ø(ü험®의 É¯ìç)ÕÝ 정한 î혈관û정질환a(기Ðî장부정þ제

외)진단비 ü험®을 É¯한 때Õ는 ý 손õü상의 원인÷ 생긴 때부ñ 
÷ û별þ관은 Í멸되며, ÷ û별þ관의 õþ환¯®을 É¯ÝÉ Ï÷니ö.

e 피ü험×의 ìý으ü 인Ýí ÷ û별þ관ÕÝ 규정Ý는 ü험® É¯ìç
¬ 더 ÷상 À생할 Ú Ç는 경우Õ는 ÷ û별þ관은 ý 때부ñ 효½÷ 
Ç으며, ÷ 경우 Þì는 ÿü험료 및 õþ환¯® 산출방½ÝĀÕÝ 정Ý는 
¼Õ 따ÿ Þì¬ É¾한 ìý당Þ ÷ û별þ관의 계þ×É¾æ 및 û경
üü험료를 É¯þ니ö.

f 제2항의 계þ×É¾æ É¯ìç¬ À생한 경우 계þ×는 ü통þ관 제7ø
(ü험®의 청í) 제1항의 Ý류 중 계þ×É¾æ É¯ü 관련된 Ý류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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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출Ýì 계þ×É¾æ을 청íÝíý þ니ö. 계þ×É¾æ의 É¯절ì
는 ü통þ관 제8ø(ü험®의 É¯절ì)의 규정을 따르며, É¯기ÿ의 ö
음 날부ñ É¯ÿ까É의 기간Õ 대한 ÷×의 계산은 ü험계þ대출÷율을 
연단위 ý½ü 계산þ니ö.

제6ø(준용규정)
÷ û별þ관ÕÝ 정ÝÉ Ï은 ì항은 ü통þ관을 따¾니ö.

2-36. 특정순환계질환수술비(1~5종)(당뇨병및÷상É질혈증ÿý)
(355간편¬È)ü장 특별약관 

제1ø(ü험®의 É¯ìç)
d Þì는 ü험증권Õ 기재된 피ü험×¬ ÷ û별þ관의 ü험기간 중Õ<û

정순환계질환(1~5종)(당뇨병및÷상É질혈증ÿý)=의 Þ료를 ÊÙÉ인 
»É으ü Úà을 ¿은 경우Õ는 Úà 1Þ당 종 í분Õ 따ÿ Å래의 ®æ
을 û정순환계질환Úà비ü(1~5종)(당뇨병및÷상É질혈증ÿý)으ü ü험
Úø×Õ게 É¯þ니ö.

í 분
지¯®æ

계약일부터 1년 미만 계약일부터  1년 이상

û정순환계질환(1종)
(당뇨병및÷상É질혈증ÿý)

÷ û별þ관 
ü험¬É®æ의 3%

÷ û별þ관 
ü험¬É®æ의 6%

û정순환계질환(2종) ÷ û별þ관 
ü험¬É®æ의 5%

÷ û별þ관 
ü험¬É®æ의 10%

û정순환계질환(3종) ÷ û별þ관 
ü험¬É®æ의 10%

÷ û별þ관 
ü험¬É®æ의 20%

û정순환계질환(4종) ÷ û별þ관 
ü험¬É®æ의 20%

÷ û별þ관 
ü험¬É®æ의 40%

û정순환계질환(5종) ÷ û별þ관 
ü험¬É®æ의 50%

÷ û별þ관 
ü험¬É®æ의 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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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 제1항Õ÷ 불íÝì ÿ눈 관련 질환Ā으ü 인한 À÷ÈÚà의 경우 Úà¼
Þÿ부ñ 60ÿ ÷내 2Þ ÷상의 Úà은 1Þ의 Úàü 간üÝ며, ÷후 
동ÿ한 기준을 É용þ니ö.

제2ø(ü험® É¯Õ 관한 세부규정)
d Þì는 피ü험×¬ ¿은 1Þ Úà의 ÊÙÉ인 원인÷ 된 질병÷ û정순

환계질환(1종)(당뇨병및÷상É질혈증ÿý), û정순환계질환(2종), û정순
환계질환(3종), û정순환계질환(4종) 및 û정순환계질환(5종) 중 2¬É 
÷상Õ õ당되는 경우Õ는 1ÞÕ 한Ýí ¬장 높은 ®æ을 É¯þ니ö. 

e ü험Úø×와 Þì¬ 제1ø(ü험®의 É¯ìç)의 ü험® É¯ìçÕ 대
õ þ의ÝÉ 못할 때는 ü험Úø×와 Þì¬ ý께 제3×를 정Ýì ý 제
3×의 의견Õ 따를 Ú 있÷니ö. 제3×는 의료½ 제3ø(의료기관)Õ 규
정한 종þ병원 ÍÎ 전문의 중Õ 정Ý며, ü험® É¯ìç 판정Õ ü는 
의료비용은 Þì¬ 전æ 부öþ니ö.

제3ø(û정순환계질환(1~5종)(당뇨병및÷상É질혈증ÿý)의 정의 및 진단×정)
d ÷ û별þ관ÕÝ<û정순환계질환(1~5종)(당뇨병및÷상É질혈증ÿý)=÷

ÿ ý은<û정순환계질환(1~5종) 분류표=(@별표19A참ø)ÕÝ 정한 질병 
중 종í분÷ 1종ÕÝ 5종까É õ당Ý는 질병을 말Ý며, 질병분류기준은 
제8ì ¼정 한î질병·ì인분류Õ 따¾니ö.

e<û정순환계질환(1~5종)(당뇨병및÷상É질혈증ÿý)=의 진단×정은 의
료½ 제3ø(의료기관)제2항ÕÝ 정한 î내의 병원, 의원 또는 î외의 의
료관련½ÕÝ 정한 의료기관의 의ì(Þü의ì 제외) 면허를 ¬진 ×Õ 
의Ýí 내¼져ý Ý며, ÷ 진단은 병½, 신경ÞÉ 검진ü ý께 혈æ검ì
(혈æ 중 î장 효Í검ì 등), 뇌ÝÚæ검ì, 신경ÞÉ검ì, î전÷검ì, 
î÷×검ì, ö의Þ검ì, 혈관 ÷플ÿ검ì, 경동þÍ음파, 컴퓨ñ단층촬
Ç(CT), ×기공명Ç상(MRI),  양전×방출단층촬Ç(PET), 단ÿ광×방출 
전산Ö 단층촬Ç(SPECT),뇌혈관øÇà,관상동þøÇà, 대동þøÇà 등
의 Ç상의ÞÉ 검ì를 기Íü Ýíý þ니ö.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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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Ð Úà의 정의Õ õ당ÝÉ Ï는 Þà(예Þ)A
 - 절¼, ¼농 또는 ÷관ýÉà
 - ÝÉ정þ류 관련 ìü파/À÷È정þ폐쇄à
 - IPL(Intense Pulsed Light) : Å÷피엘 À÷È Þà

제4ø(Úà의 정의와 장Í)
d ÷ û별þ관ÕÝ ÿÚàĀ÷ÿ ý은 병원 또는 의원의 의ì의 면허를 ¬진 

×(÷Ý ÿ의ìĀÿ þ니ö)Õ 의Ýí Þ료¬ 필ÖÝöì 인정된 경우üÝ 
의료기관ÕÝ 의ì의 관½ ÝÕ Þ료를 ÊÙÉ인 »É으ü 의료기í를 
ì용Ýí 생체(⽣Ü)Õ 절단(切斷, û정부위를 잘ÿ내는 것), 절제(切除, 
û정부위를 잘ÿ Çå는 것) 등의 øØ(操作)을 ¬Ý는 것을 말þ니ö.

e 제1항의 ÿÚàĀÕ는 ü건ýÉ부 산Ý 신의료기à평¬위원Þ(향후 제÷변
경ÞÕ는 동 위원Þ와 동ÿ한 기·을 ÚÞÝ는 기관)ü부ñ Í전성ü Þ
료효ü를 인정¿은 최신 Úà기½÷ ÿý½니ö.

@신의료기à평¬위원ÞA
의료½ 제54ø(신의료기à평¬위원Þ의 설Þ 등)Õ 의거 설Þ된 위원
ÞüÝ 신의료기àÕ 관한 최ì의 î의기í를 말þ니ö.   

f 제1항의 Úà은 ×Ý 등ÕÝ Þ료¬ 곤란Ýí 의료½ 제3ø(의료기관) 
제2항Õ 정한 î내의 병원, 의원 또는 î외의 의료관련½ÕÝ 정한 의료
기관ÕÝ Þ한 것Õ 한þ니ö.

g 제1항의 ÚàÕÝ Å래  þ의 ì항은 제외þ니ö.
   1. ø인(吸引, üì기 등으ü 빨Åø÷는 것)
   2. 천×(穿刺, ¼늘 또는 관을 꽂Å 체æㆍøÊ을 뽑Å내거  ̧ þ¼을 ü

ÉÝ는 것)등의 øÞ
   3. 신경(神經) ì단(NERVE BLOCK)
   4. û용성형 »É의 Úà
   5. 피È(避妊) »É의 Úà
   6. 검ì 및 진단을 위한 Úà(생검(生檢), ý½경검ì(ú腔鏡檢査) 등)
   7. 기Ð Úà의 정의Õ õ당ÝÉ Ï는 Þà



▶▶▶ 무배당 NH헤아림355건강보험2404(5~6종) 약관

- 308 -

 - Ý간판 관련 경ú외 신경ì단à, ìü파 열Þ료à
 - Þ, ÞÚ, Þ은, Þ근, Þø골의 ÜÞ
 - 기Ð ÷와 çì한 Þà
 ※ 본 Þàø은 Úà의 정의Õ õ당ÝÉ Ï는 Þà의 예Þü, 예ÞÕ 

기재되õ 있É Ïö Ý더ÿ÷ Úà의 정의Õ õ당ÝÉ Ï는 경우 
ü상되É Ï÷니ö.

       
제5ø(ü험®을 É¯ÝÉ Ï는 ìç)
÷ û별þ관의 ü험®을 É¯ÝÉ Ï은 ìç는 ü통þ관 제5ø(ü험®을 É
¯ÝÉ Ï는 ìç) 제1항을 따¾니ö.

제6ø(û별þ관의 Í멸)
d 피ü험×¬ ü험기간 중Õ ìý한 경우Õ는 ÷ û별þ관은 Í멸되며,

<ü험료 및 õþ환¯® 산출방½Ý=ÕÝ 정Ý는 ¼Õ 따ÿ Þì¬ É
¾한 ìý당Þ ÷ û별þ관의 계þ×É¾æ 및 û경üü험료를 É¯þ니ö.

e 제1항의 계þ×É¾æ É¯ìç¬ À생한 경우 계þ×는 ü통þ관 제7ø
(ü험®의 청í) 제1항의 Ý류 중 계þ×É¾æ É¯ü 관련된 Ý류를 
제출Ýì 계þ×É¾æ을 청íÝíý þ니ö. 계þ×É¾æ의 É¯절ì
는 ü통þ관 제8ø(ü험®의 É¯절ì)의 규정을 따르며, É¯기ÿ의 ö
음 날부ñ É¯ÿ까É의 기간Õ 대한 ÷×의 계산은 ü험계þ대출÷율을 
연단위 ý½ü 계산þ니ö.

제7ø(준용규정)
÷ û별þ관ÕÝ 정ÝÉ Ï은 ì항은 ü통þ관을 따¾니ö.

2-37. ¯성심근경색증혈전용해Þ료비(최Í1회한)(355간편¬È)ü장 특별약관

제1ø(ü험®의 É¯ìç)
Þì는 피ü험×¬ ü험기간 중Õ<¯성î근경É증(I21)=의 Þ료를 ÊÙÉ
인 »É으ü<혈전용õÞ료=를 ¿은 경우Õ는 최Í 1ÞÕ 한Ýí Å래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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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æ을 ¯성î근경É증혈전용õÞ료비ü ü험Úø×Õ게 É¯þ니ö.

í  분
지¯®æ

계약일로부터 1년 미만 계약일로부터 1년 이상

¯성î근경É증
혈전용õÞ료비(최Í1Þ한)

÷ û별þ관 
ü험¬É®æ의 50%

÷ û별þ관 
ü험¬É®æ의 100%

제2ø(ü험® É¯Õ 관한 세부규정)
ü험Úø×와 Þì¬ 제1ø(ü험®의 É¯ìç)의 ü험® É¯ìçÕ 대õ 
þ의ÝÉ 못할 때는 ü험Úø×와 Þì¬ ý께 제3×를 정Ýì ý 제3×의 
의견Õ 따를 Ú 있÷니ö. 제3×는 의료½ 제3ø(의료기관)Õ 규정한 종þ
병원 ÍÎ 전문의 중Õ 정Ý며, ü험® É¯ìç 판정Õ ü는 의료비용은 
Þì¬ 전æ 부öþ니ö.

제3ø(¯성î근경É증(I21) 정의 및 진단×정)
d ÷ û별þ관ÕÝ<¯성î근경É증(I21)=÷ÿ ý은 제8ì 한î표준질병･

ì인분류Õ 있õÝ<¯성î근경É증(분류번þI21)=Õ õ당Ý는 질병을 
말þ니ö. ÷후 한î표준질병·ì인분류¬ ¼정되는 경우는 ¼정된 기준
Õ 따ÿ ¯성î근경É증(I21) õ당 í부를 판단Ý며 제9ì ¼정 ÷후 ¯
성î근경É증(I21) õ당í부는 피ü험×¬ 진단된 당Þ ÞÞ되ì 있는 
한î표준질병·ì인분류Õ 따ÿ 판단þ니ö. 또한, ¯성î근경É증(I21)분
류번þ와 연관성÷ 있õ, 분류번þ를 동ÞÕ 부í ¬·한 경우 ý 질병
÷ ÿýþ니ö.

e 진단 당Þ의 한î표준질병·ì인분류Õ 따ÿ ÷ û별þ관ÕÝ ü장Ý는 
질병Õ 대한 ü험® É¯í부¬ 판단된 경우, ÷후 한î표준질병·ì인분
류 ¼정으ü 질병분류¬ 변경되더ÿ÷ ü장Ý는 질병 õ당 í부를 öÞ 
판단ÝÉ Ï÷니ö.

©<¯성î근경É증(I21)=의 진단×정은 의료½ 제3ø(의료기관)ÕÝ 정한 
î내의 병원 또는 ÷와 동등Ýöì Þì¬ 인정Ý는 î외의 의료기관의 
의ì(Þü의ì 제외) 면허를 ¬진 ×Õ 의Ýí 내¼져ý Ý며, ÷ 진단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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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½ü ý께 î전÷, î장Í음파, 관상동þ(î장동þ)촬Çà, 혈æ중 î
장 효Í검ì 등을 기Íü Ýíý þ니ö. ýÿ  ̧ 피ü험×¬ ìýÝí 
상기 검ì방½을 진단의 기Íü 할 Ú Ç는 경우Õ는 ö음  þ의 õ² 
Ý¸Õ õ당Ý는 경우 진단×정÷ 있는 것으ü 볼 Ú 있÷니ö.

   1. ü험기간 중<¯성î근경É증(I21)=으ü 진단 또는 Þ료를 ¿ì 있É
음을 증명할 Ú 있는 문ÝÖ된 기ý 또는 증거¬ 있는 경우

   2. 부검¼정Ý상 ì인÷<¯성î근경É증(I21)=으ü ×정되거  ̧ Ý정되
는 경우 

제4ø(혈전용õÞ료의 정의)
d ÷ û별þ관ÕÝ<혈전용õÞ료=ÿ ý은 의ì의 면허를 ¬진 ×¬ 피ü

험×의<¯성î근경É증(I21)=의 Þ료를 ÊÙÉ인 »É으ü <혈전용õ
제=를 정þ혈관 또는 동þ혈관Õ üÉÝí<î혈관=부분의 혈전 또는 
É전을 ú÷기 위한 Þ료½을 말þ니ö.

e 제1항ÕÝ<혈전용õ제=ÿ ý은<î혈관=부분의 혈전 또는 É전을 ú
÷기 위õ 정þ혈관 또는 동þ혈관Õ üìÝ는 þ¼(tPA, tissue 
plasminogen activator 또는 Urokinase 등)을 말Ý며, 항응ì제(õ파린 
등) 및 경í용 þ제(Plavix, Aspirin 등)는 제외½니ö.

© 제2항ÕÝ 정의한 혈전용õ제를 þíÝÉ Ï은 기계É혈전제거à(카Ýñ 
등)은 제1항의 혈전용õÞ료ÕÝ 제외½니ö.

제5ø(ü험®을 É¯ÝÉ Ï는 ìç)
÷ û별þ관의 ü험®을 É¯ÝÉ Ï은 ìç는 ü통þ관 제5ø(ü험®을 É
¯ÝÉ Ï는 ìç) 제1항을 따¾니ö.

제6ø(û별þ관의 Í멸)
d 제1ø(ü험®의 É¯ìç)ÕÝ 정한 ¯성î근경É증혈전용õÞ료비를 É

¯한 때Õ는 ý 손õü상의 원인÷ 생긴 때부ñ ÷ û별þ관은 Í멸되
며, ÷ û별þ관의 õþ환¯®을 É¯ÝÉ Ï÷니ö.

e 피ü험×의 ìý으ü 인Ýí ÷ û별þ관ÕÝ 규정Ý는 ü험® É¯ìç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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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더 ÷상 À생할 Ú Ç는 경우Õ는 ÷ û별þ관은 ý 때부ñ 효½÷ 
Ç으며, ÷ 경우 Þì는 ÿü험료 및 õþ환¯® 산출방½ÝĀÕÝ 정Ý는 
¼Õ 따ÿ Þì¬ É¾한 ìý당Þ ÷ û별þ관의 계þ×É¾æ 및 û경
üü험료를 É¯þ니ö.

f 제2항의 계þ×É¾æ É¯ìç¬ À생한 경우 계þ×는 ü통þ관 제7ø
(ü험®의 청í) 제1항의 Ý류 중 계þ×É¾æ É¯ü 관련된 Ý류를 
제출Ýì 계þ×É¾æ을 청íÝíý þ니ö. 계þ×É¾æ의 É¯절ì
는 ü통þ관 제8ø(ü험®의 É¯절ì)의 규정을 따르며, É¯기ÿ의 ö
음 날부ñ É¯ÿ까É의 기간Õ 대한 ÷×의 계산은 ü험계þ대출÷율을 
연단위 ý½ü 계산þ니ö.

제7ø(준용규정)
÷ û별þ관ÕÝ 정ÝÉ Ï은 ì항은 ü통þ관을 따¾니ö.

2-38. ¯성심근경색증혈전용해Þ료비(연간1회한)(355간편¬È)ü장 특별약관

 
제1ø(ü험®의 É¯ìç)
d Þì는 피ü험×¬ ü험기간 중Õ 진단 ×정된<¯성î근경É증(I21)=의 

Þ료를 ÊÙÉ인 »É으ü<혈전용õÞ료=를 ¿은 경우Õ는 연간 1ÞÕ 
한Ýí Å래의 ®æ을 ¯성î근경É증혈전용õÞ료비(연간1Þ한)ü ü험
Úø×Õ게 É¯þ니ö.

í  분
지¯®æ

계약일로부터 1년 미만 계약일로부터 1년 이상

¯성î근경É증
혈전용õÞ료비

(연간1Þ한)
÷ û별þ관 

ü험¬É®æ의 50%
÷ û별þ관 

ü험¬É®æ의 100%

e 제1항ÕÝ<연간=÷란 계þÿü부ñ ý년 1년 단위ü ÷래Ý는 계þõ
당ÿ 전ÿ까É 기간을 의ûþ니ö.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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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ø(ü험® É¯Õ 관한 세부규정)
ü험Úø×와 Þì¬ 제1ø(ü험®의 É¯ìç)의 ü험® É¯ìçÕ 대õ 
þ의ÝÉ 못할 때는 ü험Úø×와 Þì¬ ý께 제3×를 정Ýì ý 제3×의 
의견Õ 따를 Ú 있÷니ö. 제3×는 의료½ 제3ø(의료기관)Õ 규정한 종þ
병원 ÍÎ 전문의 중Õ 정Ý며, ü험® É¯ìç 판정Õ ü는 의료비용은 
Þì¬ 전æ 부öþ니ö.

제3ø(¯성î근경É증(I21) 정의 및 진단×정)
d ÷ û별þ관ÕÝ<¯성î근경É증(I21)=÷ÿ ý은 제8ì 한î표준질병･

ì인분류Õ 있õÝ<¯성î근경É증(분류번þI21)=Õ õ당Ý는 질병을 
말þ니ö. ÷후 한î표준질병·ì인분류¬ ¼정되는 경우는 ¼정된 기준
Õ 따ÿ ¯성î근경É증(I21) õ당 í부를 판단Ý며 제9ì ¼정 ÷후 ¯
성î근경É증(I21) õ당í부는 피ü험×¬ 진단된 당Þ ÞÞ되ì 있는 
한î표준질병·ì인분류Õ 따ÿ 판단þ니ö. 또한, ¯성î근경É증(I21)분
류번þ와 연관성÷ 있õ, 분류번þ를 동ÞÕ 부í ¬·한 경우 ý 질병
÷ ÿýþ니ö.

e 진단 당Þ의 한î표준질병·ì인분류Õ 따ÿ ÷ û별þ관ÕÝ ü장Ý는 
질병Õ 대한 ü험® É¯í부¬ 판단된 경우, ÷후 한î표준질병·ì인분
류 ¼정으ü 질병분류¬ 변경되더ÿ÷ ü장Ý는 질병 õ당 í부를 öÞ 
판단ÝÉ Ï÷니ö.

©<¯성î근경É증(I21)=의 진단×정은 의료½ 제3ø(의료기관)ÕÝ 정한 
î내의 병원 또는 ÷와 동등Ýöì Þì¬ 인정Ý는 î외의 의료기관의 
의ì(Þü의ì 제외) 면허를 ¬진 ×Õ 의Ýí 내¼져ý Ý며, ÷ 진단은 
병½ü ý께 î전÷, î장Í음파, 관상동þ(î장동þ)촬Çà, 혈æ중 î
장 효Í검ì 등을 기Íü Ýíý þ니ö. ýÿ  ̧ 피ü험×¬ ìýÝí 
상기 검ì방½을 진단의 기Íü 할 Ú Ç는 경우Õ는 ö음  þ의 õ² 
Ý¸Õ õ당Ý는 경우 진단×정÷ 있는 것으ü 볼 Ú 있÷니ö.

   1. ü험기간 중<¯성î근경É증(I21)=으ü 진단 또는 Þ료를 ¿ì 있É
음을 증명할 Ú 있는 문ÝÖ된 기ý 또는 증거¬ 있는 경우

   2. 부검¼정Ý상 ì인÷<¯성î근경É증(I21)=으ü ×정되거  ̧ Ý정되
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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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ø(혈전용õÞ료의 정의)
d ÷ û별þ관ÕÝ<혈전용õÞ료=ÿ ý은 의ì의 면허를 ¬진 ×¬ 피ü

험×의<¯성î근경É증(I21)=의 Þ료를 ÊÙÉ인 »É으ü <혈전용õ
제=를 정þ혈관 또는 동þ혈관Õ üÉÝí<î혈관=부분의 혈전 또는 
É전을 ú÷기 위한 Þ료½을 말þ니ö.

e 제1항ÕÝ<혈전용õ제=ÿ ý은<î혈관=부분의 혈전 또는 É전을 ú
÷기 위õ 정þ혈관 또는 동þ혈관Õ üìÝ는 þ¼(tPA, tissue 
plasminogen activator 또는 Urokinase 등)을 말Ý며, 항응ì제(õ파린 
등) 및 경í용 þ제(Plavix, Aspirin 등)는 제외½니ö.

© 제2항ÕÝ 정의한 혈전용õ제를 þíÝÉ Ï은 기계É혈전제거à(카Ýñ 
등)은 제1항의 혈전용õÞ료ÕÝ 제외½니ö.

제5ø(ü험®을 É¯ÝÉ Ï는 ìç)
÷ û별þ관의 ü험®을 É¯ÝÉ Ï은 ìç는 ü통þ관 제5ø(ü험®을 É
¯ÝÉ Ï는 ìç) 제1항을 따¾니ö.

제6ø(û별þ관의 Í멸)
d 피ü험×¬ ü험기간 중Õ ìý한 경우Õ는 ÷ û별þ관은 Í멸되며,

<ü험료 및 õþ환¯® 산출방½Ý=ÕÝ 정Ý는 ¼Õ 따ÿ Þì¬ É
¾한 ìý당Þ ÷ û별þ관의 계þ×É¾æ 및 û경üü험료를 É¯þ니ö.

e 제1항의 계þ×É¾æ É¯ìç¬ À생한 경우 계þ×는 ü통þ관 제7ø
(ü험®의 청í) 제1항의 Ý류 중 계þ×É¾æ É¯ü 관련된 Ý류를 
제출Ýì 계þ×É¾æ을 청íÝíý þ니ö. 계þ×É¾æ의 É¯절ì
는 ü통þ관 제8ø(ü험®의 É¯절ì)의 규정을 따르며, É¯기ÿ의 ö
음 날부ñ É¯ÿ까É의 기간Õ 대한 ÷×의 계산은 ü험계þ대출÷율을 
연단위 ý½ü 계산þ니ö.

제7ø(준용규정)
÷ û별þ관ÕÝ 정ÝÉ Ï은 ì항은 ü통þ관을 따¾니ö.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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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9. 뇌경색증혈전용해Þ료비(최Í1회한)(355간편¬È)ü장 특별약관

제1ø(ü험®의 É¯ìç)
Þì는 피ü험×¬ ü험기간 중Õ<뇌경É증=의 Þ료를 ÊÙÉ인 »É으ü
<혈전용õÞ료=를 ¿은 경우Õ 최Í 1ÞÕ 한Ýí Å래의 ®æ을 뇌경É
증혈전용õÞ료비(최Í1Þ한)으ü ü험Úø×Õ게 É¯þ니ö.

í  분
지¯®æ

계약일로부터 1년 미만 계약일로부터 1년 이상

뇌경É증혈전용õÞ료비
(최Í1Þ한)

÷ û별þ관 
ü험¬É®æ의 50%

÷ û별þ관 
ü험¬É®æ의 100%

제2ø(ü험® É¯Õ 관한 세부규정)
ü험Úø×와 Þì¬ 제1ø(ü험®의 É¯ìç)의 ü험® É¯ìçÕ 대õ 
þ의ÝÉ 못할 때는 ü험Úø×와 Þì¬ ý께 제3×를 정Ýì ý 제3×의 
의견Õ 따를 Ú 있÷니ö. 제3×는 의료½ 제3ø(의료기관)Õ 규정한 종þ
병원 ÍÎ 전문의 중Õ 정Ý며, ü험® É¯ìç 판정Õ ü는 의료비용은 
Þì¬ 전æ 부öþ니ö.

제3ø(뇌경É증의 정의 및 진단×정)
d ÷ û별þ관ÕÝ<뇌경É증=÷ÿ ý은 제8ì 한î표준질병･ì인분류Õ 

있õÝ<뇌경É증(분류번þI63)=Õ õ당Ý는 질병을 말þ니ö. ÷후 한
î표준질병·ì인분류¬ ¼정되는 경우는 ¼정된 기준Õ 따ÿ 뇌경É증
(I63) õ당 í부를 판단Ý며 제9ì ¼정 ÷후 뇌경É증(I63) õ당í부는 
피ü험×¬ 진단된 당Þ ÞÞ되ì 있는 한î표준질병·ì인분류Õ 따ÿ 
판단þ니ö. 또한, 뇌경É증(I63) 분류번þ와 연관성÷ 있õ, 분류번þ를 
동ÞÕ 부í ¬·한 경우 ý 질병÷ ÿýþ니ö.

e 진단 당Þ의 한î표준질병·ì인분류Õ 따ÿ ÷ û별þ관ÕÝ ü장Ý는 
질병Õ 대한 ü험® É¯í부¬ 판단된 경우, ÷후 한î표준질병·ì인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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류 ¼정으ü 질병분류¬ 변경되더ÿ÷ ü장Ý는 질병 õ당 í부를 öÞ 
판단ÝÉ Ï÷니ö.

f<뇌경É증=의 진단×정은 의료½ 제3ø(의료기관)ÕÝ 정한 î내의 병
원 또는 ÷와 동등Ýöì Þì¬ 인정Ý는 î외의 의료기관의 의ì(Þü
의ì 제외) 면허를 ¬진 ×Õ 의Ýí 내¼져ý Ý며, ÷ 진단은 병½, 신
경ÞÉ 검진ü ý께 뇌전산Ö단층촬Ç(brain CT scan), ×기공명Ç상
(MRI), 뇌혈관øÇà, 양전×방출단층à(PET), 단ÿ광×방출 전산Ö 단층
à(SPECT), 뇌ÝÚæ검ì 등을 기Íü Ýíý þ니ö. ýÿ  ̧ 피ü험×
¬ ìýÝí 상기Õ 의한 진단÷ ¬·ÝÉ Ï을 때Õ는 피ü험×¬<뇌
경É증=으ü 진단 또는 Þ료를 ¿ì 있É음을 증명할 만한 문ÝÖ된 기
ý 또는 증거¬ 있õý þ니ö.

제4ø(혈전용õÞ료의 정의)
d ÷ û별þ관ÕÝ<혈전용õÞ료=ÿ ý은 의ì의 면허를 ¬진 ×¬ 피ü

험×의<뇌경É증=의 Þ료를 ÊÙÉ인 »É으ü<혈전용õ제=를 정þ
혈관 또는 동þ혈관Õ üÉÝí<뇌혈관=부분의 혈전 또는 É전을 ú÷
기 위한 Þ료½을 말þ니ö.

e 제1항ÕÝ<혈전용õ제=ÿ ý은<뇌혈관=부분의 혈전 또는 É전을 ú
÷기 위õ 정þ혈관 또는 동þ혈관Õ üìÝ는 þ¼(tPA, tissue 
plasminogen activator 또는 Urokinase 등)을 말Ý며, 항응ì제(õ파린 
등) 및 경í용 þ제(Plavix, Aspirin 등)는 제외½니ö.

f 제2항ÕÝ 정의한 혈전용õ제를 þíÝÉ Ï은 기계É혈전제거à(카Ýñ 
등)은 제1항의 혈전용õÞ료ÕÝ 제외½니ö.

제5ø(ü험®을 É¯ÝÉ Ï는 ìç)
÷ û별þ관의 ü험®을 É¯ÝÉ Ï은 ìç는 ü통þ관 제5ø(ü험®을 É
¯ÝÉ Ï는 ìç) 제1항을 따¾니ö.

제6ø(û별þ관의 Í멸)
d 제1ø(ü험®의 É¯ìç)ÕÝ 정한 뇌경É증혈전용õÞ료비(최Í1Þ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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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É¯한 때Õ는 ý 손õü상의 원인÷ 생긴 때부ñ ÷ û별þ관은 Í
멸되며, ÷ û별þ관의 õþ환¯®을 É¯ÝÉ Ï÷니ö.

e 피ü험×의 ìý으ü 인Ýí ÷ û별þ관ÕÝ 규정Ý는 ü험® É¯ìç
¬ 더 ÷상 À생할 Ú Ç는 경우Õ는 ÷ û별þ관은 ý 때부ñ 효½÷ 
Ç으며, ÷ 경우 Þì는 ÿü험료 및 õþ환¯® 산출방½ÝĀÕÝ 정Ý는 
¼Õ 따ÿ Þì¬ É¾한 ìý당Þ ÷ û별þ관의 계þ×É¾æ 및 û경
üü험료를 É¯þ니ö.

f 제2항의 계þ×É¾æ É¯ìç¬ À생한 경우 계þ×는 ü통þ관 제7ø
(ü험®의 청í) 제1항의 Ý류 중 계þ×É¾æ É¯ü 관련된 Ý류를 
제출Ýì 계þ×É¾æ을 청íÝíý þ니ö. 계þ×É¾æ의 É¯절ì
는 ü통þ관 제8ø(ü험®의 É¯절ì)의 규정을 따르며, É¯기ÿ의 ö
음 날부ñ É¯ÿ까É의 기간Õ 대한 ÷×의 계산은 ü험계þ대출÷율을 
연단위 ý½ü 계산þ니ö.

제7ø(준용규정)
÷ û별þ관ÕÝ 정ÝÉ Ï은 ì항은 ü통þ관을 따¾니ö.

2-40. 뇌경색증혈전용해Þ료비(연간1회한)(355간편¬È)ü장 특별약관

제1ø(ü험®의 É¯ìç)
d Þì는 피ü험×¬ ü험기간 중Õ 진단 ×정된<뇌경É증=의 Þ료를 Ê

ÙÉ인 »É으ü<혈전용õÞ료=를 ¿은 경우Õ 연간 1ÞÕ 한Ýí Å
래의 ®æ을 뇌경É증혈전용õÞ료비(연간1Þ한)ü ü험Úø×Õ게 É¯
þ니ö.

í  분
지¯®æ

계약일로부터 1년 미만 계약일로부터 1년 이상

뇌경É증혈전용õÞ료비
(연간1Þ한)

÷ û별þ관 
ü험¬É®æ의 50%

÷ û별þ관 
ü험¬É®æ의 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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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 제1항ÕÝ<연간=÷란 계þÿü부ñ ý년 1년 단위ü ÷래Ý는 계þõ
당ÿ 전ÿ까É 기간을 의ûþ니ö.

제2ø(ü험® É¯Õ 관한 세부규정)
ü험Úø×와 Þì¬ 제1ø(ü험®의 É¯ìç)의 ü험® É¯ìçÕ 대õ 
þ의ÝÉ 못할 때는 ü험Úø×와 Þì¬ ý께 제3×를 정Ýì ý 제3×의 
의견Õ 따를 Ú 있÷니ö. 제3×는 의료½ 제3ø(의료기관)Õ 규정한 종þ
병원 ÍÎ 전문의 중Õ 정Ý며, ü험® É¯ìç 판정Õ ü는 의료비용은 
Þì¬ 전æ 부öþ니ö.

제3ø(뇌경É증의 정의 및 진단×정)
d ÷ û별þ관ÕÝ<뇌경É증=÷ÿ ý은 제8ì 한î표준질병･ì인분류Õ 

있õÝ<뇌경É증(분류번þI63)=Õ õ당Ý는 질병을 말þ니ö. ÷후 한
î표준질병·ì인분류¬ ¼정되는 경우는 ¼정된 기준Õ 따ÿ 뇌경É증
(I63) õ당 í부를 판단Ý며 제9ì ¼정 ÷후 뇌경É증(I63) õ당í부는 
피ü험×¬ 진단된 당Þ ÞÞ되ì 있는 한î표준질병·ì인분류Õ 따ÿ 
판단þ니ö. 또한, 뇌경É증(I63) 분류번þ와 연관성÷ 있õ, 분류번þ를 
동ÞÕ 부í ¬·한 경우 ý 질병÷ ÿýþ니ö.

e 진단 당Þ의 한î표준질병·ì인분류Õ 따ÿ ÷ û별þ관ÕÝ ü장Ý는 
질병Õ 대한 ü험® É¯í부¬ 판단된 경우, ÷후 한î표준질병·ì인분
류 ¼정으ü 질병분류¬ 변경되더ÿ÷ ü장Ý는 질병 õ당 í부를 öÞ 
판단ÝÉ Ï÷니ö.

f<뇌경É증=의 진단×정은 의료½ 제3ø(의료기관)ÕÝ 정한 î내의 병
원 또는 ÷와 동등Ýöì Þì¬ 인정Ý는 î외의 의료기관의 의ì(Þü
의ì 제외) 면허를 ¬진 ×Õ 의Ýí 내¼져ý Ý며, ÷ 진단은 병½, 신
경ÞÉ 검진ü ý께 뇌전산Ö단층촬Ç(brain CT scan), ×기공명Ç상
(MRI), 뇌혈관øÇà, 양전×방출단층à(PET), 단ÿ광×방출 전산Ö 단층
à(SPECT), 뇌ÝÚæ검ì 등을 기Íü Ýíý þ니ö. ýÿ  ̧ 피ü험×
¬ ìýÝí 상기Õ 의한 진단÷ ¬·ÝÉ Ï을 때Õ는 피ü험×¬<뇌
경É증=으ü 진단 또는 Þ료를 ¿ì 있É음을 증명할 만한 문ÝÖ된 기
ý 또는 증거¬ 있õý þ니ö.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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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ø(혈전용õÞ료의 정의)
d ÷ û별þ관ÕÝ<혈전용õÞ료=ÿ ý은 의ì의 면허를 ¬진 ×¬ 피ü

험×의<뇌경É증=의 Þ료를 ÊÙÉ인 »É으ü<혈전용õ제=를 정þ
혈관 또는 동þ혈관Õ üÉÝí<뇌혈관=부분의 혈전 또는 É전을 ú÷
기 위한 Þ료½을 말þ니ö.

e 제1항ÕÝ<혈전용õ제=ÿ ý은<뇌혈관=부분의 혈전 또는 É전을 ú
÷기 위õ 정þ혈관 또는 동þ혈관Õ üìÝ는 þ¼(tPA, tissue 
plasminogen activator 또는 Urokinase 등)을 말Ý며, 항응ì제(õ파린 
등) 및 경í용 þ제(Plavix, Aspirin 등)는 제외½니ö.

f 제2항ÕÝ 정의한 혈전용õ제를 þíÝÉ Ï은 기계É혈전제거à(카Ýñ 
등)은 제1항의 혈전용õÞ료ÕÝ 제외½니ö.

제5ø(ü험®을 É¯ÝÉ Ï는 ìç)
÷ û별þ관의 ü험®을 É¯ÝÉ Ï은 ìç는 ü통þ관 제5ø(ü험®을 É
¯ÝÉ Ï는 ìç) 제1항을 따¾니ö.

제6ø(û별þ관의 Í멸)
d 피ü험×¬ ü험기간 중Õ ìý한 경우Õ는 ÷ û별þ관은 Í멸되며,

<ü험료 및 õþ환¯® 산출방½Ý=ÕÝ 정Ý는 ¼Õ 따ÿ Þì¬ É
¾한 ìý당Þ ÷ û별þ관의 계þ×É¾æ 및 û경üü험료를 É¯þ니ö.

e 제1항의 계þ×É¾æ É¯ìç¬ À생한 경우 계þ×는 ü통þ관 제7ø
(ü험®의 청í) 제1항의 Ý류 중 계þ×É¾æ É¯ü 관련된 Ý류를 
제출Ýì 계þ×É¾æ을 청íÝíý þ니ö. 계þ×É¾æ의 É¯절ì
는 ü통þ관 제8ø(ü험®의 É¯절ì)의 규정을 따르며, É¯기ÿ의 ö
음 날부ñ É¯ÿ까É의 기간Õ 대한 ÷×의 계산은 ü험계þ대출÷율을 
연단위 ý½ü 계산þ니ö.

제7ø(준용규정)
÷ û별þ관ÕÝ 정ÝÉ Ï은 ì항은 ü통þ관을 따¾니ö.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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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1. 뇌졸중혈전용해Þ료비(최Í1회한)(355간편¬È)ü장 특별약관

제1ø(ü험®의 É¯ìç)
Þì는 피ü험×¬ ü험기간 중Õ 진단 ×정된<뇌졸중=의 Þ료를 ÊÙÉ
인 »É으ü<혈전용õÞ료=를 ¿은 경우Õ 최Í 1ÞÕ 한Ýí Å래의 ®
æ을 뇌졸중혈전용õÞ료비(최Í1Þ한)으ü ü험Úø×Õ게 É¯þ니ö.

í  분
지¯®æ

계약일로부터 1년 미만 계약일로부터 1년 이상

뇌졸중혈전용õÞ료비
(최Í1Þ한)

÷ û별þ관 
ü험¬É®æ의 50%

÷ û별þ관 
ü험¬É®æ의 100%

제2ø(ü험® É¯Õ 관한 세부규정)
ü험Úø×와 Þì¬ 제1ø(ü험®의 É¯ìç)의 ü험® É¯ìçÕ 대õ 
þ의ÝÉ 못할 때는 ü험Úø×와 Þì¬ ý께 제3×를 정Ýì ý 제3×의 
의견Õ 따를 Ú 있÷니ö. 제3×는 의료½ 제3ø(의료기관)Õ 규정한 종þ
병원 ÍÎ 전문의 중Õ 정Ý며, ü험® É¯ìç 판정Õ ü는 의료비용은 
Þì¬ 전æ 부öþ니ö.

제3ø(뇌졸중의 정의 및 진단×정)
d ÷ û별þ관ÕÝ<뇌졸중=÷ÿ ý은 제8ì 한î표준질병･ì인분류Õ 있

õÝ<뇌졸중=으ü 분류되는 질병(@별표15A뇌졸중 분류표 참ø)을 말
þ니ö. 

e<뇌졸중=의 진단×정은 의료½ 제3ø(의료기관)ÕÝ 정한 î내의 병원 
또는 ÷와 동등Ýöì Þì¬ 인정Ý는 î외의 의료기관의 의ì(Þü의
ì 제외) 면허를 ¬진 ×Õ 의Ýí 내¼져ý Ý며, ÷ 진단은 병½, 신경
ÞÉ 검진ü ý께 뇌전산Ö단층촬Ç(brain CT scan), ×기공명Ç상
(MRI), 뇌혈관øÇà, 양전×방출단층à(PET), 단ÿ광×방출 전산Ö 단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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à(SPECT), 뇌ÝÚæ검ì 등을 기Íü Ýíý þ니ö. ýÿ  ̧ 피ü험×
¬ ìýÝí 상기Õ 의한 진단÷ ¬·ÝÉ Ï을 때Õ는 피ü험×¬<뇌
졸중=으ü 진단 또는 Þ료를 ¿ì 있É음을 증명할 만한 문ÝÖ된 기ý 
또는 증거¬ 있õý þ니ö.

제4ø(혈전용õÞ료의 정의)
d ÷ û별þ관ÕÝ<혈전용õÞ료=ÿ ý은 의ì의 면허를 ¬진 ×¬ 피ü

험×의<뇌졸중=의 Þ료를 ÊÙÉ인 »É으ü<혈전용õ제=를 정þ혈
관 또는 동þ혈관Õ üÉÝí<뇌혈관=부분의 혈전 또는 É전을 ú÷기 
위한 Þ료½을 말þ니ö.

e 제1항ÕÝ<혈전용õ제=ÿ ý은<뇌혈관=부분의 혈전 또는 É전을 ú
÷기 위õ 정þ혈관 또는 동þ혈관Õ üìÝ는 þ¼(tPA, tissue 
plasminogen activator 또는 Urokinase 등)을 말Ý며, 항응ì제(õ파린 
등) 및 경í용 þ제(Plavix, Aspirin 등)는 제외½니ö.

f 제2항ÕÝ 정의한 혈전용õ제를 þíÝÉ Ï은 기계É혈전제거à(카Ýñ 
등)은 제1항의 혈전용õÞ료ÕÝ 제외½니ö.

제5ø(ü험®을 É¯ÝÉ Ï는 ìç)
÷ û별þ관의 ü험®을 É¯ÝÉ Ï은 ìç는 ü통þ관 제5ø(ü험®을 É
¯ÝÉ Ï는 ìç) 제1항을 따¾니ö.

제6ø(û별þ관의 Í멸)
d 제1ø(ü험®의 É¯ìç)ÕÝ 정한 뇌졸중혈전용õÞ료비(최Í1Þ한)을 

É¯한 때Õ는 ý 손õü상의 원인÷ 생긴 때부ñ ÷ û별þ관은 Í멸되
며, ÷ û별þ관의 õþ환¯®을 É¯ÝÉ Ï÷니ö.

e 피ü험×의 ìý으ü 인Ýí ÷ û별þ관ÕÝ 규정Ý는 ü험® É¯ìç
¬ 더 ÷상 À생할 Ú Ç는 경우Õ는 ÷ û별þ관은 ý 때부ñ 효½÷ 
Ç으며, ÷ 경우 Þì는<ü험료 및 õþ환¯® 산출방½Ý=ÕÝ 정Ý
는 ¼Õ 따ÿ Þì¬ É¾한 ìý당Þ ÷ û별þ관의 계þ×É¾æ 및 
û경üü험료를 É¯þ니ö.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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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 제2항의 계þ×É¾æ É¯ìç¬ À생한 경우 계þ×는 무¼당 NH헤Å
½355건½ü험2404 ü통þ관 제7ø(ü험®의 청í) 제1항의 Ý류 중 계
þ×É¾æ É¯ü 관련된 Ý류를 제출Ýì 계þ×É¾æ을 청íÝíý 
þ니ö. 계þ×É¾æ의 É¯절ì는 ü통þ관 제8ø(ü험®의 É¯절ì)
의 규정을 따르며, É¯기ÿ의 ö음 날부ñ É¯ÿ까É의 기간Õ 대한 
÷×의 계산은 ü험계þ대출÷율을 연단위 ý½ü 계산þ니ö.

제7ø(준용규정)
÷ û별þ관ÕÝ 정ÝÉ Ï은 ì항은 ü통þ관을 따¾니ö. 

2-42. 뇌졸중혈전용해Þ료비(연간1회한)(355간편¬È)ü장 특별약관

제1ø(ü험®의 É¯ìç)
d Þì는 피ü험×¬ ü험기간 중Õ 진단 ×정된<뇌졸중=의 Þ료를 ÊÙ

É인 »É으ü<혈전용õÞ료=를 ¿은 경우Õ 연간 1ÞÕ 한Ýí Å래
의 ®æ을 뇌졸중혈전용õÞ료비(연간1Þ한)ü ü험Úø×Õ게 É¯þ니ö.

í  분
지¯®æ

계약일로부터 1년 미만 계약일로부터 1년 이상

뇌졸중혈전용õÞ료비
(연간1Þ한)

÷ û별þ관 
ü험¬É®æ의 50%

÷ û별þ관 
ü험¬É®æ의 100%

e 제1항ÕÝ<연간=÷란 계þÿü부ñ ý년 1년 단위ü ÷래Ý는 계þõ
당ÿ 전ÿ까É 기간을 의ûþ니ö.

제2ø(ü험® É¯Õ 관한 세부규정)
ü험Úø×와 Þì¬ 제1ø(ü험®의 É¯ìç)의 ü험® É¯ìçÕ 대õ 
þ의ÝÉ 못할 때는 ü험Úø×와 Þì¬ ý께 제3×를 정Ýì ý 제3×의 
의견Õ 따를 Ú 있÷니ö. 제3×는 의료½ 제3ø(의료기관)Õ 규정한 종þ



▶▶▶ 무배당 NH헤아림355건강보험2404(5~6종) 약관

- 322 -

병원 ÍÎ 전문의 중Õ 정Ý며, ü험® É¯ìç 판정Õ ü는 의료비용은 
Þì¬ 전æ 부öþ니ö.

제3ø(뇌졸중의 정의 및 진단×정)
d ÷ û별þ관ÕÝ<뇌졸중=÷ÿ ý은 제8ì 한î표준질병･ì인분류Õ 있

õÝ<뇌졸중=으ü 분류되는 질병(@별표15A>뇌졸중 분류표?참ø)을 
말þ니ö.

e<뇌졸중=의 진단×정은 의료½ 제3ø(의료기관)제2항ÕÝ 정한 î내의 
병원, 의원 또는 î외의 의료관련½ÕÝ 정한 의료기관의 의ì(Þü의ì 
제외) 면허를 ¬진 ×Õ 의Ýí 내¼져ý Ý며, ÷ 진단은 병½, 신경Þ
É 검진ü ý께 뇌전산Ö단층촬Ç(brain CT scan), ×기공명Ç상(MRI), 
뇌혈관øÇà, 양전×방출단층à(PET), 단ÿ광×방출 전산Ö 단층à
(SPECT), 뇌ÝÚæ검ì 등을 기Íü Ýíý þ니ö. ýÿ  ̧ 피ü험×¬ 
ìýÝí 상기Õ 의한 진단÷ ¬·ÝÉ Ï을 때Õ는 피ü험×¬<뇌졸
중=으ü 진단 또는 Þ료를 ¿ì 있É음을 증명할 만한 문ÝÖ된 기ý 
또는 증거¬ 있õý þ니ö.

제4ø(혈전용õÞ료의 정의)
d ÷ û별þ관ÕÝ<혈전용õÞ료=ÿ ý은 의ì의 면허를 ¬진 ×¬ 피ü

험×의<뇌졸중=의 Þ료를 ÊÙÉ인 »É으ü<혈전용õ제=를 정þ혈
관 또는 동þ혈관Õ üÉÝí<뇌혈관=부분의 혈전 또는 É전을 ú÷기 
위한 Þ료½을 말þ니ö.

e 제1항ÕÝ<혈전용õ제=ÿ ý은<뇌혈관=부분의 혈전 또는 É전을 ú
÷기 위õ 정þ혈관 또는 동þ혈관Õ üìÝ는 þ¼(tPA, tissue 
plasminogen activator 또는 Urokinase 등)을 말Ý며, 항응ì제(õ파린 
등) 및 경í용 þ제(Plavix, Aspirin 등)는 제외½니ö.

f 제2항ÕÝ 정의한 혈전용õ제를 þíÝÉ Ï은 기계É혈전제거à(카Ýñ 
등)은 제1항의 혈전용õÞ료ÕÝ 제외½니ö.

제5ø(ü험®을 É¯ÝÉ Ï는 ìç)
÷ û별þ관의 ü험®을 É¯ÝÉ Ï은 ìç는 ü통þ관 제5ø(ü험®을 É
¯ÝÉ Ï는 ìç) 제1항을 따¾니ö.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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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ø(û별þ관의 Í멸)
d 피ü험×¬ ü험기간 중Õ ìý한 경우Õ는 ÷ û별þ관은 Í멸되며,

<ü험료 및 õþ환¯® 산출방½Ý=ÕÝ 정Ý는 ¼Õ 따ÿ Þì¬ É
¾한 ìý당Þ ÷ û별þ관의 계þ×É¾æ 및 û경üü험료를 É¯þ니ö.

e 제1항의 계þ×É¾æ É¯ìç¬ À생한 경우 계þ×는 ü통þ관 제7ø
(ü험®의 청í) 제1항의 Ý류 중 계þ×É¾æ É¯ü 관련된 Ý류를 
제출Ýì 계þ×É¾æ을 청íÝíý þ니ö. 계þ×É¾æ의 É¯절ì
는 ü통þ관 제8ø(ü험®의 É¯절ì)의 규정을 따르며, É¯기ÿ의 ö
음 날부ñ É¯ÿ까É의 기간Õ 대한 ÷×의 계산은 ü험계þ대출÷율을 
연단위 ý½ü 계산þ니ö.

제7ø(준용규정)
÷ û별þ관ÕÝ 정ÝÉ Ï은 ì항은 ü통þ관을 따¾니ö. 

2-43. 특정허혈성심장질환혈전용해Þ료비(최Í1회한)(355간편¬È)ü장 특별약관

제1ø(ü험®의 É¯ìç)
Þì는 피ü험×¬ ü험기간 중Õ 진단 ×정된<û정허혈성î장질환=의 Þ
료를 ÊÙÉ인 »É으ü<혈전용õÞ료=를 ¿은 경우Õ는 최Í 1ÞÕ 한Ý
í Å래의 ®æ을 û정허혈성î장질환혈전용õÞ료비(최Í1Þ한)으ü ü험
Úø×Õ게 É¯þ니ö.

í  분
지¯®æ

계약일로부터 1년 미만 계약일로부터 1년 이상

û정허혈성î장질환
혈전용õÞ료비 

(최Í1Þ한)
÷ û별þ관 

ü험¬É®æ의 50%
÷ û별þ관 

ü험¬É®æ의 100%

제2ø(ü험® É¯Õ 관한 세부규정)
ü험Úø×와 Þì¬ 제1ø(ü험®의 É¯ìç)의 ü험® É¯ìçÕ 대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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þ의ÝÉ 못할 때는 ü험Úø×와 Þì¬ ý께 제3×를 정Ýì ý 제3×의 
의견Õ 따를 Ú 있÷니ö. 제3×는 의료½ 제3ø(의료기관)Õ 규정한 종þ
병원 ÍÎ 전문의 중Õ 정Ý며, ü험® É¯ìç 판정Õ ü는 의료비용은 
Þì¬ 전æ 부öþ니ö.

제3ø(û정허혈성î장질환의 정의 및 진단×정)
d ÷ û별þ관ÕÝ<û정허혈성î장질환=÷ÿ ý은 제8ì 한î표준질병･

ì인분류Õ 있õÝ<û정허혈성î장질환=으ü 분류되는 질병(@별표4
5Aû정허혈성î장질환b 분류표 참ø)을 말þ니ö. 

e<û정허혈성î장질환=의 진단×정은 의료½ 제3ø(의료기관)ÕÝ 정한 
î내의 병원 또는 ÷와 동등Ýöì Þì¬ 인정Ý는 î외의 의료기관의 
의ì(Þü의ì 제외) 면허를 ¬진 ×Õ 의Ýí 내¼져ý Ý며, ÷ 진단은 
병½ü ý께 î전÷, î장Í음파, 관상동þ(î장동þ)촬Çà, 혈æ중 î
장 효Í검ì 등을 기Íü Ýíý þ니ö. ýÿ  ̧ 피ü험×¬ ìýÝí 
상기 검ì방½을 진단의 기Íü 할 Ú Ç는 경우Õ는 ö음  þ의 õ² 
Ý¸Õ õ당Ý는 경우 진단×정÷ 있는 것으ü 볼 Ú 있÷니ö.

   1. ü험기간 중<û정허혈성î장질환=으ü 진단 또는 Þ료를 ¿ì 있É
음을 증명할 Ú 있는 문ÝÖ된 기ý 또는 증거¬ 있는 경우

   2. 부검¼정Ý상 ì인÷<û정허혈성î장질환=으ü ×정되거  ̧ Ý정되
는 경우 

제4ø(혈전용õÞ료의 정의)
d ÷ û별þ관ÕÝ<혈전용õÞ료=ÿ ý은 의ì의 면허를 ¬진 ×¬ 피ü

험×의<û정허혈성î장질환=의 Þ료를 ÊÙÉ인 »É으ü <혈전용õ
제=를 정þ혈관 또는 동þ혈관Õ üÉÝí<î혈관=부분의 혈전 또는 
É전을 ú÷기 위한 Þ료½을 말þ니ö.

e 제1항ÕÝ<혈전용õ제=ÿ ý은<î혈관=부분의 혈전 또는 É전을 ú
÷기 위õ 정þ혈관 또는 동þ혈관Õ üìÝ는 þ¼(tPA, tissue 
plasminogen activator 또는 Urokinase 등)을 말Ý며, 항응ì제(õ파린 
등) 및 경í용 þ제(Plavix, Aspirin 등)는 제외½니ö.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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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항ÕÝ 정의한 혈전용õ제를 þíÝÉ Ï은 기계É혈전제거à(카Ýñ 
등)은 제1항의 혈전용õÞ료ÕÝ 제외½니ö.

제5ø(ü험®을 É¯ÝÉ Ï는 ìç)
÷ û별þ관의 ü험®을 É¯ÝÉ Ï은 ìç는 ü통þ관 제5ø(ü험®을 É
¯ÝÉ Ï는 ìç) 제1항을 따¾니ö.

제6ø(û별þ관의 Í멸)
d 제1ø(ü험®의 É¯ìç)ÕÝ 정한 û정허혈성î장질환혈전용õÞ료비

(최Í1Þ한)을 É¯한 때Õ는 ý 손õü상의 원인÷ 생긴 때부ñ ÷ û
별þ관은 Í멸되며, ÷ û별þ관의 õþ환¯®을 É¯ÝÉ Ï÷니ö.

e 피ü험×의 ìý으ü 인Ýí ÷ û별þ관ÕÝ 규정Ý는 ü험® É¯ìç
¬ 더 ÷상 À생할 Ú Ç는 경우Õ는 ÷ û별þ관은 ý 때부ñ 효½÷ 
Ç으며, ÷ 경우 Þì는<ü험료 및 õþ환¯® 산출방½Ý=ÕÝ 정Ý
는 ¼Õ 따ÿ Þì¬ É¾한 ìý당Þ ÷ û별þ관의 계þ×É¾æ 및 
û경üü험료를 É¯þ니ö.

f 제2항의 계þ×É¾æ É¯ìç¬ À생한 경우 계þ×는 ü통þ관 제7ø
(ü험®의 청í) 제1항의 Ý류 중 계þ×É¾æ É¯ü 관련된 Ý류를 
제출Ýì 계þ×É¾æ을 청íÝíý þ니ö. 계þ×É¾æ의 É¯절ì
는 ü통þ관 제8ø(ü험®의 É¯절ì)의 규정을 따르며, É¯기ÿ의 ö
음 날부ñ É¯ÿ까É의 기간Õ 대한 ÷×의 계산은 ü험계þ대출÷율을 
연단위 ý½ü 계산þ니ö.

제7ø(준용규정)
÷ û별þ관ÕÝ 정ÝÉ Ï은 ì항은 ü통þ관을 따¾니ö. 

2-44. 특정허혈성심장질환혈전용해Þ료비(연간1회한)(355간편¬È)ü장 특별약관 

제1ø(ü험®의 É¯ìç)
d Þì는 피ü험×¬ ü험기간 중Õ 진단 ×정된<û정허혈성î장질환=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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Þ료를 ÊÙÉ인 »É으ü<혈전용õÞ료=를 ¿은 경우Õ는 연간 1ÞÕ 
한Ýí Å래의 ®æ을 û정허혈성î장질환혈전용õÞ료비(연간1Þ한)ü 
ü험Úø×Õ게 É¯þ니ö.

í  분
지¯®æ

계약일로부터 1년 미만 계약일로부터 1년 이상

û정허혈성î장질환
혈전용õÞ료비 (연간1Þ한)

÷ û별þ관 
ü험¬É®æ의 50%

÷ û별þ관 
ü험¬É®æ의 100%

e 제1항ÕÝ<연간=÷란 계þÿü부ñ ý년 1년 단위ü ÷래Ý는 계þõ
당ÿ 전ÿ까É 기간을 의ûþ니ö.

제2ø(ü험® É¯Õ 관한 세부규정)
ü험Úø×와 Þì¬ 제1ø(ü험®의 É¯ìç)의 ü험® É¯ìçÕ 대õ 
þ의ÝÉ 못할 때는 ü험Úø×와 Þì¬ ý께 제3×를 정Ýì ý 제3×의 
의견Õ 따를 Ú 있÷니ö. 제3×는 의료½ 제3ø(의료기관)Õ 규정한 종þ
병원 ÍÎ 전문의 중Õ 정Ý며, ü험® É¯ìç 판정Õ ü는 의료비용은 
Þì¬ 전æ 부öþ니ö.

제3ø(û정허혈성î장질환의 정의 및 진단×정)
d ÷ û별þ관ÕÝ<û정허혈성î장질환=÷ÿ ý은 제8ì 한î표준질병･

ì인분류Õ 있õÝ<û정허혈성î장질환=으ü 분류되는 질병(@별표4
5A>û정허혈성î장질환b 분류표?참ø)을 말þ니ö.

e<û정허혈성î장질환=의 진단×정은 의료½ 제3ø(의료기관)제2항ÕÝ 
정한 î내의 병원, 의원 또는 î외의 의료관련½ÕÝ 정한 의료기관의 
의ì(Þü의ì 제외) 면허를 ¬진 ×Õ 의Ýí 내¼져ý Ý며, ÷ 진단은 
병½ü ý께 î전÷, î장Í음파, 관상동þ(î장동þ)촬Çà, 혈æ중 î
장 효Í검ì 등을 기Íü Ýíý þ니ö. ýÿ  ̧ 피ü험×¬ ìýÝí 
상기 검ì방½을 진단의 기Íü 할 Ú Ç는 경우Õ는 ö음 þ의 õ² 
Ý¸Õ õ당Ý는 경우 진단×정÷ 있는 것으ü 볼 Ú 있÷니ö.

   1. ü험기간 중<û정허혈성î장질환=으ü 진단 또는 Þ료를 ¿ì 있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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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을 증명할 Ú 있는 문ÝÖ된 기ý 또는 증거¬ 있는 경우
   2. 부검¼정Ý상 ì인÷<û정허혈성î장질환=으ü ×정되거  ̧ Ý정되

는 경우 

제4ø(혈전용õÞ료의 정의)
d ÷ û별þ관ÕÝ<혈전용õÞ료=ÿ ý은 의ì의 면허를 ¬진 ×¬ 피ü

험×의<û정허혈성î장질환=의 Þ료를 ÊÙÉ인 »É으ü <혈전용õ
제=를 정þ혈관 또는 동þ혈관Õ üÉÝí<î혈관=부분의 혈전 또는 
É전을 ú÷기 위한 Þ료½을 말þ니ö.

e 제1항ÕÝ<혈전용õ제=ÿ ý은<î혈관=부분의 혈전 또는 É전을 ú
÷기 위õ 정þ혈관 또는 동þ혈관Õ üìÝ는 þ¼(tPA, tissue 
plasminogen activator 또는 Urokinase 등)을 말Ý며, 항응ì제(õ파린 
등) 및 경í용 þ제(Plavix, Aspirin 등)는 제외½니ö.

© 제2항ÕÝ 정의한 혈전용õ제를 þíÝÉ Ï은 기계É혈전제거à(카Ýñ 
등)은 제1항의 혈전용õÞ료ÕÝ 제외½니ö.

제5ø(ü험®을 É¯ÝÉ Ï는 ìç)
÷ û별þ관의 ü험®을 É¯ÝÉ Ï은 ìç는 ü통þ관 제5ø(ü험®을 É
¯ÝÉ Ï는 ìç) 제1항을 따¾니ö.

제6ø(û별þ관의 Í멸)
d 피ü험×¬ ü험기간 중Õ ìý한 경우Õ는 ÷ û별þ관은 Í멸되며,

<ü험료 및 õþ환¯® 산출방½Ý=ÕÝ 정Ý는 ¼Õ 따ÿ Þì¬ É
¾한 ìý당Þ ÷ û별þ관의 계þ×É¾æ 및 û경üü험료를 É¯þ니ö.

e 제1항의 계þ×É¾æ É¯ìç¬ À생한 경우 계þ×는 ü통þ관 제7ø
(ü험®의 청í) 제1항의 Ý류 중 계þ×É¾æ É¯ü 관련된 Ý류를 
제출Ýì 계þ×É¾æ을 청íÝíý þ니ö. 계þ×É¾æ의 É¯절ì
는 ü통þ관 제8ø(ü험®의 É¯절ì)의 규정을 따르며, É¯기ÿ의 ö
음 날부ñ É¯ÿ까É의 기간Õ 대한 ÷×의 계산은 ü험계þ대출÷율을 
연단위 ý½ü 계산þ니ö.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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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ø(준용규정)
÷ û별þ관ÕÝ 정ÝÉ Ï은 ì항은 ü통þ관을 따¾니ö. 

2-45. 요로결Þ진단비(최Í1회한)(355간편¬È)ü장 특별약관

제1ø(ü험®의 É¯ìç) 
d Þì는 ü험증권Õ 기재된 피ü험×¬ ÷ û별þ관의 ü험기간 중Õ 제2

항ÕÝ 정한 ü장¼Þÿ ÷후Õ<Öü결Þ=으ü 진단 ×정된 경우Õ는 
최Í1ÞÕ 한Ýí ÷ û별þ관의 ü험¬É®æ을 Öü결Þ진단비(최Í1
Þ한)으ü ü험Úø×Õ게 É¯þ니ö.

e 제1항의<Öü결Þ=Õ 대한 ü장¼Þÿ은 ÷ û별þ관의 ü험계þÿ부
ñ ý날을 ÿýÝí 1년÷ É난 날의 ö음날ü Ý며, ÷ 경우 ü험계þ
ÿ은 ÷ û별þ관의 제1Þ ü험료를 ¿은 날ü þ니ö.

@<Öü결Þ=Õ 대한 ü장¼Þÿ [예Þ]A

1년 ü장 제외 ü험¬É®æ의 100%
± ±

 최Í계þÿ ü장 ¼Þÿ
(2024년 4월 10ÿ) (2025년 4월 10ÿ)

제2ø(ü험® É¯Õ 관한 세부규정)
ü험Úø×와 Þì¬ 제1ø(ü험®의 É¯ìç)의 ü험® É¯ìçÕ 대õ 
þ의ÝÉ 못할 때는 ü험Úø×와 Þì¬ ý께 제3×를 정Ýì ý 제3×의 
의견Õ 따를 Ú 있÷니ö. 제3×는 의료½ 제3ø(의료기관)Õ 규정한 종þ
병원 ÍÎ 전문의 중Õ 정Ý며, ü험® É¯ìç 판정Õ ü는 의료비용은 
Þì¬ 전æ 부öþ니ö.

제3ø(Öü결Þ의 정의 및 진단×정)
d ÷ û별þ관ÕÝ<Öü결Þ=÷ÿ ý은 제8ì 한î표준질병･ì인분류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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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õÝ Öü결Þ으ü 분류되는 질병(@별표24A>Öü결Þ 분류표?참
ø)을 말þ니ö. 

e<Öü결Þ=의 진단×정은 의료½ 제3ø(의료기관) 제2항ÕÝ 정한 î내
의 병원, 의원 또는 î외의 의료관련½ÕÝ 정한 의료기관의 의ì(Þü
의ì 제외) 면허를 ¬진 ×Õ 의한 진단ÝÕ 의þ니ö. 또한 Þì¬<Ö
ü결Þ=의 øì  ̧ ×인을 위Ýí 필ÖÝöì 인정Ý는 경우 검ì결ü, 
진료기ý부의 ì본제출을 Ö청할 Ú 있÷니ö.

제4ø(ü험®을 É¯ÝÉ Ï는 ìç)
÷ û별þ관의 ü험®을 É¯ÝÉ Ï은 ìç는 ü통þ관 제5ø(ü험®을 É
¯ÝÉ Ï는 ìç) 제1항을 따¾니ö.

제5ø(û별þ관의 무효)
ö음 중 한 ¬ÉÕ õ당Ý는 경우Õ는 ÷ û별þ관을 무효ü Ý며 ÷û ¹
É한 ü험료를 돌¼ü¾니ö. ö만, Þì의 ì의 또는 üäü ÷ û별þ관÷ 
무효ü 된 경우와 Þì¬ 승¹ 전Õ 무효È을 알Ý거  ̧ 알 Ú 있É음Õ÷ 
ü험료를 반환ÝÉ Ï은 경우Õ는 ü험료를 ¹É한 날의 ö음날부ñ 반환ÿ
까É의 기간Õ 대Ýí Þì는 ÷ 계þ의 ü험계þ대출 ÷율을 연단위 ý½
ü 계산한 ®æ을 더Ýí 돌¼ ü¾니ö.

1. 피ü험×¬ ü험계þÿü부ñ 제1ø(ü험®의 É¯ìç) 제2항ÕÝ 정
한 ü장¼Þÿ의 전ÿ ÷전Õ<Öü결Þ=으ü 진단×정 되는 경우

2. 계þ을 체결할 때 계þÕÝ 정한 피ü험×의 ¸÷Õ û달되É거  ̧ Í
ü되É을 경우. ö만, Þì¬ ¸÷의 íæ를 À견ÝÆ을 때 ÷û 계þ
¸÷Õ ÷달한 경우Õ는 ç효한 계þ으ü 봅니ö.

제6ø(ü험료의 ¹É을 연체Ýí õÉ된 계þ의 부활(효½Þý))
부활(효½Þý)되는 ÷ û별þ관의 ü장¼Þ는 ü통þ관 제28ø(ü험료의 
¹É을 연체Ýí õÉ된 계þ의 부활(효½Þý))을 따¾니ö. ÷ 경우 부활
(효½Þý)ÿ을 ü험계þÿü Ýí 제1ø(ü험®의 É¯ìç) 제2항의 ü장
¼Þÿ을 É용þ니ö.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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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ø(û별þ관의 Í멸)
d 제1ø(ü험®의 É¯ìç)의 Öü결Þ진단비(최Í1Þ한)을 É¯한 때Õ는 

ý 손õü상의 원인÷ 생긴 때부ñ ÷ û별þ관은 Í멸되며, ÷ û별þ
관의 õþ환¯®을 É¯ÝÉ Ï÷니ö.

e 피ü험×의 ìý으ü 인Ýí ÷ û별þ관ÕÝ 규정Ý는 ü험® É¯ìç
¬ 더 ÷상 À생할 Ú Ç는 경우Õ는 ÷ û별þ관은 ý 때부ñ 효½÷ 
Ç으며, ÷ 경우 Þì는 ÿü험료 및 õþ환¯® 산출방½ÝĀÕÝ 정Ý는 
¼Õ 따ÿ Þì¬ É¾한 ìý당Þ ÷ û별þ관의 계þ×É¾æ 및 û경
üü험료를 É¯þ니ö.

f 제2항의 계þ×É¾æ É¯ìç¬ À생한 경우 계þ×는 ü통þ관 제7ø
(ü험®의 청í) 제1항의 Ý류 중 계þ×É¾æ É¯ü 관련된 Ý류를 
제출Ýì 계þ×É¾æ을 청íÝíý þ니ö. 계þ×É¾æ의 É¯절ì
는 ü통þ관 제8ø(ü험®의 É¯절ì)의 규정을 따르며, É¯기ÿ의 ö
음 날부ñ É¯ÿ까É의 기간Õ 대한 ÷×의 계산은 ü험계þ대출÷율을 
연단위 ý½ü 계산þ니ö.

제8ø(준용규정)
÷ û별þ관ÕÝ 정ÝÉ Ï은 ì항은 ü통þ관을 따¾니ö.

2-46. 통풍진단비(355간편¬È)ü장 특별약관

제1ø(ü험®의 É¯ìç)
d Þì는 ü험증권Õ 기재된 피ü험×¬ ÷ û별þ관의 ü험기간 중Õ<통

풍=으ü 진단 ×정된 경우Õ는 최Í 1ÞÕ 한Ýí Å래Õ 정한 ®æ을 
통풍진단비ü ü험Úø×Õ게 É¯þ니ö.

í분
지¯®æ

계약일부터 1년 미만 계약일부터 1년 이상

통풍진단비 ÷ û별þ관 ü험¬É®æ의 
50%

÷ û별þ관 ü험¬É®æ의 
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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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 피ü험×¬ ìýÝì ý 후Õ 통풍으ü ìý한 ìä÷ ×인된 경우Õ는 
제1항의 통풍진단비를 É¯þ니ö. ö만, 제5ø(û별þ관의 Í멸) 제2항
Õ 따ÿ ÷ û별þ관의 계þ×É¾æ 및 û경üü험료를 É¯한 경우Õ
는 통풍진단비ÕÝ ÷û É¯된 계þ×É¾æ 및 û경üü험료를 ì¼한 
®æ을 É¯þ니ö. 

제2ø(ü험® É¯Õ 관한 세부규정)
ü험Úø×와 Þì¬ 제1ø(ü험®의 É¯ìç)의 ü험® É¯ìçÕ 대õ þ
의ÝÉ 못할 때는 ü험Úø×와 Þì¬ ý께 제3×를 정Ýì ý 제3×의 의견
Õ 따를 Ú 있÷니ö. 제3×는 의료½ 제3ø(의료기관)Õ 규정한 종þ병원 Í
Î 전문의 중Õ 정Ý며, ü험® É¯ìç 판정Õ ü는 의료비용은 Þì¬ 전
æ 부öþ니ö.

제3ø(<통풍=의 정의 및 진단×정)
d ÷ û별þ관ÕÝ<통풍=÷ÿ ý은 제8ì 한î표준질병ì인분류Õ 있õ

Ý<통풍=으ü 분류되는 질병(@별표25A>통풍 분류표?참ø)을 말þ
니ö. 

e<통풍=의 진단×정은 의료½ 제3ø(의료기관)ÕÝ 정한 병원, 의원 또는 
÷와 동등Ýöì Þì¬ 인정Ý는 의료기관의 의ì(Þü의ì 제외) 면허
를 ¬진 ×Õ 의Ýí 내¼져ý Ý며 È상ÞÉ 기준을 근거ü 혈청 Ö산 
검ì, 관절æ Ì취 및 편광현û경 검ì, 기Ð 혈æ 검ì 등의 검ì Í견 
및 Í음파, ÷중Õ너É 컴퓨ñ 단층촬Ç, 방ì선 검ì 등의 Ç상 Í견을 
기Íü Ýíý þ니ö. 

제4ø(ü험®을 É¯ÝÉ Ï는 ìç)
÷ û별þ관의 ü험®을 É¯ÝÉ Ï은 ìç는 ü통þ관 제5ø(ü험®을 É
¯ÝÉ Ï는 ìç) 제1항을 따¾니ö.

제5ø(û별þ관의 Í멸)
d 제1ø(ü험®의 É¯ìç)의 통풍진단비를 É¯한 경우Õ는 ý 손õü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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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원인÷ 생긴 때부ñ ÷ û별þ관은 Í멸되며, ÷ û별þ관의 õþ환
¯®을 É¯ÝÉ Ï÷니ö.

e 피ü험×의 ìý으ü 인Ýí ÷ û별þ관ÕÝ 규정Ý는 ü험® É¯ìç
¬ 더 ÷상 À생할 Ú Ç는 경우Õ는 ÷ û별þ관은 ý 때부ñ 효½÷ 
Ç으며, ÷ 경우 Þì는 ÿü험료 및 õþ환¯® 산출방½ÝĀÕÝ 정Ý는 
¼Õ 따ÿ Þì¬ É¾한 ìý당Þ ÷ û별þ관의 계þ×É¾æ 및 û경
üü험료를 É¯þ니ö.

f 제2항의 계þ×É¾æ É¯ìç¬ À생한 경우 계þ×는 ü통þ관 제7ø
(ü험®의 청í) 제1항의 Ý류 중 계þ×É¾æ É¯ü 관련된 Ý류를 
제출Ýì 계þ×É¾æ을 청íÝíý þ니ö. 계þ×É¾æ의 É¯절ì
는 ü통þ관 제8ø(ü험®의 É¯절ì)의 규정을 따르며, É¯기ÿ의 ö
음 날부ñ É¯ÿ까É의 기간Õ 대한 ÷×의 계산은 ü험계þ대출÷율을 
연단위 ý½ü 계산þ니ö.

제6ø(준용규정)
÷ û별þ관ÕÝ 정ÝÉ Ï은 ì항은 ü통þ관을 따¾니ö. 

2-47. 대상ÿ진진단비(355간편¬È)ü장 특별약관

제1ø(ü험®의 É¯ìç)
d Þì는 ü험증권Õ 기재된 피ü험×¬ ÷ û별þ관의 ü험기간 중Õ<대

상ÿ진=으ü 진단 ×정된 경우Õ는 최Í 1ÞÕ 한Ýí Å래Õ 정한 ®
æ을 대상ÿ진진단비ü ü험Úø×Õ게 É¯þ니ö.

í분
지¯®æ

계약일부터 1년 미만 계약일부터 1년 이상

대상ÿ진진단비 ÷ û별þ관 ü험¬É®æ의 
50%

÷ û별þ관 ü험¬É®æ의 
100%

e 피ü험×¬ ìýÝì ý 후Õ 대상ÿ진으ü ìý한 ìä÷ ×인된 경우
Õ는 제1항의 대상ÿ진진단비를 É¯þ니ö. ö만, 제5ø(û별þ관의 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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멸) 제2항Õ 따ÿ ÷ û별þ관의 계þ×É¾æ 및 û경üü험료를 É¯
한 경우Õ는 대상ÿ진진단비ÕÝ ÷û É¯된 계þ×É¾æ 및 û경üü
험료를 ì¼한 ®æ을 É¯þ니ö. 

제2ø(ü험® É¯Õ 관한 세부규정)
ü험Úø×와 Þì¬ 제1ø(ü험®의 É¯ìç)의 ü험® É¯ìçÕ 대õ þ
의ÝÉ 못할 때는 ü험Úø×와 Þì¬ ý께 제3×를 정Ýì ý 제3×의 의견
Õ 따를 Ú 있÷니ö. 제3×는 의료½ 제3ø(의료기관)Õ 규정한 종þ병원 Í
Î 전문의 중Õ 정Ý며, ü험® É¯ìç 판정Õ ü는 의료비용은 Þì¬ 전
æ 부öþ니ö.

제3ø(<대상ÿ진=의 정의 및 진단×정)
d ÷ û별þ관ÕÝ<대상ÿ진=÷ÿ ý은 제8ì 한î표준질병ì인분류Õ 

있õÝ<대상ÿ진=으ü 분류되는 질병(@별표26A>대상ÿ진 분류표?
참ø)을 말þ니ö. 

e<대상ÿ진=의 진단×정은 의료½ 제3ø(의료기관)ÕÝ 정한 병원, 의원 
또는 ÷와 동등Ýöì Þì¬ 인정Ý는 의료기관의 의ì(Þü의ì 제외) 
면허를 ¬진 ×Õ 의Ýí 내¼져ý þ니ö.

제4ø(ü험®을 É¯ÝÉ Ï는 ìç)
÷ û별þ관의 ü험®을 É¯ÝÉ Ï은 ìç는 ü통þ관 제5ø(ü험®을 É
¯ÝÉ Ï는 ìç) 제1항을 따¾니ö.

제5ø(û별þ관의 Í멸)
d 제1ø(ü험®의 É¯ìç)의 대상ÿ진진단비를 É¯한 경우Õ는 ý 손õ

ü상의 원인÷ 생긴 때부ñ ÷ û별þ관은 Í멸되며, ÷ û별þ관의 õ
þ환¯®을 É¯ÝÉ Ï÷니ö.

e 피ü험×의 ìý으ü 인Ýí ÷ û별þ관ÕÝ 규정Ý는 ü험® É¯ìç
¬ 더 ÷상 À생할 Ú Ç는 경우Õ는 ÷ û별þ관은 ý 때부ñ 효½÷ 
Ç으며, ÷ 경우 Þì는 ÿü험료 및 õþ환¯® 산출방½ÝĀÕÝ 정Ý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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¼Õ 따ÿ Þì¬ É¾한 ìý당Þ ÷ û별þ관의 계þ×É¾æ 및 û경
üü험료를 É¯þ니ö.

f 제2항의 계þ×É¾æ É¯ìç¬ À생한 경우 계þ×는 ü통þ관 제7ø
(ü험®의 청í) 제1항의 Ý류 중 계þ×É¾æ É¯ü 관련된 Ý류를 
제출Ýì 계þ×É¾æ을 청íÝíý þ니ö. 계þ×É¾æ의 É¯절ì
는 ü통þ관 제8ø(ü험®의 É¯절ì)의 규정을 따르며, É¯기ÿ의 ö
음 날부ñ É¯ÿ까É의 기간Õ 대한 ÷×의 계산은 ü험계þ대출÷율을 
연단위 ý½ü 계산þ니ö.

제6ø(준용규정)
÷ û별þ관ÕÝ 정ÝÉ Ï은 ì항은 ü통þ관을 따¾니ö.

2-48. 양성뇌종양진단비b(355간편¬È)ü장 특별약관

제1ø(ü험®의 É¯ìç) 
d Þì는 ü험증권Õ 기재된 피ü험×¬ ÷ û별þ관의 ü험기간 중Õ<양

성뇌종양b=으ü 진단 ×정된 경우Õ는 최Í 1ÞÕ 한Ýí Å래Õ 정한 
®æ을 양성뇌종양진단비bü ü험Úø×Õ게 É¯þ니ö. 

í분
지¯®æ

계약일부터 1년 미만 계약일부터 1년 이상

양성뇌종양진단비 ÷ û별þ관 
ü험¬É®æ의 50%

÷ û별þ관 
ü험¬É®æ의 100%

e 피ü험×¬ ìýÝì ý 후Õ<양성뇌종양b=ü ìý한 ìä÷ ×인된 
경우Õ는 제1항의 양성뇌종양진단비b를 É¯þ니ö. ö만, 제5ø(û별
þ관의 Í멸) 제2항Õ 따ÿ ÷ û별þ관의 계þ×É¾æ 및 û경üü험
료를 É¯한 경우Õ는 양성뇌종양진단비bÕÝ ÷û É¯된 계þ×É¾
æ을 ì¼한 ®æ 및 û경üü험료를 É¯þ니ö.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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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ø(ü험® É¯Õ 관한 세부규정)
ü험Úø×와 Þì¬ 제1ø(ü험®의 É¯ìç)의 ü험® É¯ìçÕ 대õ þ
의ÝÉ 못할 때는 ü험Úø×와 Þì¬ ý께 제3×를 정Ýì ý 제3×의 의견
Õ 따를 Ú 있÷니ö. 제3×는 의료½ 제3ø(의료기관)Õ 규정한 종þ병원 Í
Î 전문의 중Õ 정Ý며, ü험® É¯ìç 판정Õ ü는 의료비용은 Þì¬ 전
æ 부öþ니ö.

제3ø(양성뇌종양b의 정의 및 진단×정)
d ÷ û별þ관ÕÝ<양성뇌종양b=÷ÿ ý은 뇌와 ÝÚ(뇌úü ÝÚÚú 

ÿý)Õ À생한 병½øÊÞÉ으ü 양성인 뇌종양으üÝ  제8ì 한î표준
질병･ì인분류Õ 있õÝ<양성뇌종양b=으ü 분류되는 질병(@별표34A
>양성뇌종양b 분류표?참ø)을 말Ý며, ½종, èÅ종, 혈종, 뇌농양, 뇌
의 정þ기형 또는 동þ기형은 ü장ÕÝ 제외þ니ö.

e<양성뇌종양b=의 진단×정은 의료½ 제3ø(의료기관)제2항ÕÝ  정한  
î내의 병원, 의원 또는 î외의 의료관련½ÕÝ 정한 의료기관의 의ì
(한의ì, Þü의ì는 제외þ니ö) 면허를 ¬진 ×(÷Ý<의ì=ÿì þ니
ö)중 신경ü의ì 또는 신경외ü의ìÕ 의Ýí 내¼져ý Ý며, ÷ 진단
은 병½, 신경ÞÉ검ì상 ½관É인 ÷상Í견(Sign)ü ý께 뇌전산Ö단층
촬Ç(Brain CT Scan), ×기공명Ç상(MRI), 뇌øÊÕ 대한 현û경 Í견을 
기Í(문ÝÖ된 기ý 또는 검ì결ü를 말þ니ö)ü Ýí 내¼져ý þ니ö. 
또한 Þì¬<양성뇌종양b=의 øì  ̧ ×인을 위Ýí 필ÖÝöì 인정
Ý는 경우Õ는 계þ× 또는 피ü험×Õ게 검ì결ü, 진료기ý부의 ì본 
제출을 Ö청할 Ú 있÷니ö.

제4ø(ü험®을 É¯ÝÉ Ï는 ìç)
÷ û별þ관의 ü험®을 É¯ÝÉ Ï은 ìç는 ü통þ관 제5ø(ü험®을 É
¯ÝÉ Ï는 ìç) 제1항을 따¾니ö.

제5ø(û별þ관의 Í멸)
d 제1ø(ü험®의 É¯ìç)ÕÝ 정한 양성뇌종양진단비b를 É¯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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Õ는 ý 손õü상의 원인÷ 생긴 때부ñ ÷ û별þ관은 Í멸되며, ÷ û
별þ관의 õþ환¯®을 É¯ÝÉ Ï÷니ö.

e 피ü험×의 ìý으ü 인Ýí ÷ û별þ관ÕÝ 규정Ý는 ü험® É¯ìç
¬ 더 ÷상 À생할 Ú Ç는 경우Õ는 ÷ û별þ관은 ý 때부ñ 효½÷ 
Ç으며, ÷ 경우 Þì는 ÿü험료 및 õþ환¯® 산출방½ÝĀÕÝ 정Ý는 
¼Õ 따ÿ Þì¬ É¾한 ìý당Þ ÷ û별þ관의 계þ×É¾æ 및 û경
üü험료를 É¯þ니ö.

f 제2항의 계þ×É¾æ É¯ìç¬ À생한 경우 계þ×는 ü통þ관 제7ø
(ü험®의 청í) 제1항의 Ý류 중 계þ×É¾æ É¯ü 관련된 Ý류를 
제출Ýì 계þ×É¾æ을 청íÝíý þ니ö. 계þ×É¾æ의 É¯절ì
는 ü통þ관 제8ø(ü험®의 É¯절ì)의 규정을 따르며, É¯기ÿ의 ö
음 날부ñ É¯ÿ까É의 기간Õ 대한 ÷×의 계산은 ü험계þ대출÷율을 
연단위 ý½ü 계산þ니ö.

제6ø(준용규정)
÷ û별þ관ÕÝ 정ÝÉ Ï은 ì항은 ü통þ관을 따¾니ö.

2-49. 질병수술비(1~8종)(Þ술ÿý)(¯í)(355간편¬È)ü장 특별약관

제1ø(ü험®의 É¯ìç)
d Þì는 피ü험×¬ ÷ û별þ관의 ü험기간 중Õ 질병의 ÊÙ결üü써 

1~8종 Úà 및 Þà 분류표(@별표35A1~8종 Úà 및 Þà 분류표)Õ
Ý 정한<Úà 및 Þà=을 ¿은 경우Õ는 Úà 및 Þà의 종류 Õ따ÿ 
Å래 ®æ을 질병Úà비(1~8종)(Þàÿý)(¯í)ü ü험Úø×Õ게 É¯
þ니ö. ö만, 1Þ의 É원당 1Þ의<Úà 및 Þà=또는 1Þ의 통원당 1
Þ의<Úà 및 Þà=Õ 한Ýí ü장Ý며, Ý¸의<ÚàÞàßü=당 연
간 1ÞÕ 한Ýí ü장þ니ö.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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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술 종류

지¯®æ

최초계약

갱신계약계약일로부터 
1년 미만

계약일로부터 
1년 이상 

질병Úà비(1종) 질병Úà비(1종)
É¯®æ의 50%

ü험¬É®æ의 
1/100 É¯

ü험¬É®æ의 
1/100 É¯

질병Úà비(2종) 질병Úà비(2종)
É¯®æ의 50%

ü험¬É®æ의 
1/100 É¯

ü험¬É®æ의 
1/100 É¯

질병Úà비(3종) 질병Úà비(3종)
É¯®æ의 50%

ü험¬É®æ의 
1/50 É¯

ü험¬É®æ의 
1/50 É¯

질병Úà비(4종) 질병Úà비(4종)
É¯®æ의 50%

ü험¬É®æ의 
1/20 É¯

ü험¬É®æ의 
1/20 É¯

질병Úà비(5종) 질병Úà비(5종)
É¯®æ의 50%

ü험¬É®æ의 
1/6 É¯

ü험¬É®æ의 
1/6 É¯

질병Úà비(6종) 질병Úà비(6종)
É¯®æ의 50%

ü험¬É®æ의 
1/3 É¯

ü험¬É®æ의 
1/3 É¯

질병Úà비(7종) 질병Úà비(7종)
É¯®æ의 50%

ü험¬É®æ의 
2/3 É¯

ü험¬É®æ의 
2/3 É¯

질병Úà비(8종) 질병Úà비(8종)
É¯®æ의 50%

ü험¬É®æ 
É¯

ü험¬É®æ 
É¯

e 제1항ÕÝ 연간÷ÿ ý은 계þÿü부ñ ý날을 ÿýÝí ý 1년 단위ü 
÷래Ý는 계þõ당ÿ 전ÿ까É의 기간을 말þ니ö.

제2ø(Úà 및 Þà의 정의)
d ÷ û별þ관ÕÝ<Úà 및 Þà=÷ÿ ý은 병원 또는 의원의 의ì 또는 

Þü의ì의 면허를 ¬진 ×(÷Ý<의ì=ÿ Ý며, 한의ì는 제외þ니ö)
Õ 의Ýí Þ료¬ 필ÖÝöì 인정된 경우üÝ ×Ý 등ÕÝ의 Þ료¬ 곤
란Ýí 의료½ 제3ø(의료기관)ÕÝ 규정한 î내의 병원, 의원 또는 î
외의 의료관련½ÕÝ 정한 의료기관ÕÝ 의ì의 관½ÝÕ@별표35A1~8
종 Úà 및 Þà 분류표ÕÝ 정한 ÚàÞàßü(÷Ý<ÚàÞàßü=ÿ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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þ니ö)Õ õ당Ý는 의료Þ위를 Ý는 것을 말þ니ö.
e 제1항의<ÚàÞàßü=는<î민건½ü험½=ÕÝ 정한 Ö양¯í(÷Ý

<Ö양¯í=ÿ þ니ö) 또는<의료¯í½=ÕÝ 정한 의료¯í(÷Ý
<의료¯í=ÿ þ니ö)의 절ì를 거쳐 ÜÞ 및 Úà료 항»ÕÝ ¯í항
»÷ À생Ýì,<KDRG(Korean Diagnosis Related Group)=분류체계Õ 
따ÿ 부í된<ADRG(Adjacent DRG)=중 Þì¬ 정한 ßü를 말þ니ö.

@용õ õ설A
@ KDRG(Korean Diagnosis Related Group) A
건½ü험îì평¬원ÕÝ ¼À·관½Ý는 한î형 É원환×분류체계üÝ, 
진단ü Þà명, 연Á 등Õ 따ÿ É원환×를 çì한 ý룹으ü 분류한 
것을 말þ니ö.
÷ û별þ관은 KDRG 버전 4.4(2021.1.1 ÞÞ)의 ADRG 분류체계를 
É원 í부와 관계Ç÷ É용þ니ö.

@ ADRG(Adjacent DRG) A
환×의 ü진단 ¼ü(Major Diagnostic Category, MDC)와 Úà을 ¿
Ý는É í부Õ 따ÿ <외ü계 ý룹=ü <내ü계 ý룹=으ü 분류한 후 
의료Þ위ü1)와 진단명ü2)Õ 따ÿ 세부É으ü 분류한 것을 말þ니ö.
ü1) 의료Þ위란 ü건ýÉ부ÕÝ ìÞÝ는 <건½ü험 Þ위 ¯í·비¯í 

»ý표 및 ¯í 상대¬ÞØÚ=ÕÝ 정한 Ú¬ßü를 말þ니ö.
ü2) 진단명÷란 통계청ÕÝ ìÞÝ는 <한î표준질병·ì인분류=상의 

분류번þ를 말þ니ö.

@ ü진단 ¼ü(Major Diagnostic Category, MDC) A
신체부위  ̧질병û성Õ 따ÿ í분되는 질병군의 대분류를 말þ니ö.

  

f 제2항의<ÚàÞàßü=ÕÝ 향후<KDRG(Korean Diagnosis Related 
Group)=¼정으ü 동ÿ한 Úà 및 ÞàÕ 대õ<ÚàÞàßü=¬ 변경
되는 경우 ÷ û별þ관의 체결ÞØÕÝ 정한<ÚàÞàßü=를 따¾니
ö. ö만, ÷ û별þ관 체결ÞØ ÷후 <ADRG=¬ 신규 Ý¬되는 경우 Þ
ì는@별표35A1~8종 Úà 및 Þà 분류표의 í분Õ 준Ýí ÚàÞàß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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ü를 결정þ니ö.

@예Þ Í내A
- Þì는 피ü험×¬ Úà 및 Þà ¿은 ÞØÕÝ 부í된 의료Þ위, 

진단명 및 ü진단¼ü(MDC) 등을 ÷ û별þ관 체결ÞØ의 
<KDRG=기준Õ É용þ니ö.

- 신의료Úà ÷É 등의 ÷çü ¯í항»÷ 신규 Ý¬되ì 피ü험×
¬ ý Úà 및 Þà을 ¿은 경우 Þì는 ü진단¼ü(MDC)와 의료
Þ위를 ×인한 후 ÷ û별þ관 체결ÞØÕ 정한 ÚàÞàßü를 기
준으ü Úà비(Þàÿý)를 É¯þ니ö.

 (예Þ)
 ÷ û별þ관 체결ÞØÕ 간÷ßÕ õ당Ý는 ÚàÞàßü는 A010
(KDRG 버전 4.4)÷É으 ,̧ 피ü험×¬ 간÷ßÚà을 ¿은 ÞØ의 
ÚàÞàßü¬ A080(KDRG 버전 5.0)으ü 변경된 경우Õ÷ A010
(KDRG 버전 4.4)Õ õ당Ý는 Úà비(Þàÿý)를 É¯þ니ö.

  

g 제2항 및 제3항Õ÷ 불íÝì ÷ û별þ관 체결ÞØÕ ¯í항»으ü 분
류된 Úà 및 Þà÷ 향후 비¯í항»으ü 변경된 경우 õ당 Úà 및 Þ
à은 ü장ÕÝ 제외½니ö.

h 제1항의 Úà 및 Þà은<건½ü험 Þ위 ¯í·비¯í »ý표 및 ¯í 상
대¬ÞØÚ=제2부(Þ위 ¯í »ý·상대¬Þ ØÚ 및 산정Éî)의 제2장
(검ì료) 및 제3장(Ç상진단 및 방ì선Þ료료)ÕÝ 정Ý는 내용은 ÿýÝ
É Ï÷니ö. ö만, Å래의 방ì선 Þ료 대상 Ú¬ßüÕ õ당Ý는 제3
장(Ç상진단 및 방ì선Þ료료)의 ì÷버¸÷프(Cyberknife) 정위É 방ì
선 Þ료, ¼ù¸÷프(Gammaknife) 정위É 방ì선 Þ료, 선형¬Î기
(LINAC) 정위É 방ì선 Þ료, 양성×Þ료는 Úà 및 ÞàÕ ÿýÝí ü
장þ니ö.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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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Þ Í내A
ADRG는 1Þ의 É원 또는 1Þ의 통원Õ 대Ýí 2¬É ÷상의 Úà 
및 Þà을 ¿더ÿ÷ <KDRG=ÕÝ 정한 외üÉ 우선순위Õ 따ÿ Ý¸
만 생성½니ö. ÷ 경우 외üÉ 우선순위는@별표35A1~8종 Úà 및 
Þà 분류표의 ÚàÞà종류와 ì÷¬ 있을 Ú 있÷니ö.

내 용 수가코드

체부정위É방ì선Úà[1Þ당]-선형¬Î기÷용 HD111
체부정위É방ì선Úà[1Þü Þ료종결]-선형¬Î기÷용 HD112
뇌정위É방ì선Úà-¼ù¸÷프 HD113
뇌정위É방ì선Úà-ì÷버¸÷프 HD114
뇌정위É방ì선Úà-선형¬Î기 HD115
양성×Þ료[1Þ당] HD121
체부정위É방ì선Úà[1Þ당]-ì÷버¸÷프÷용 HD211
체부정위É방ì선Úà[1Þü Þ료종결]-ì÷버¸÷프÷용 HD212

 ※ 건½ü험 Þ위 ¯í·비¯í »ý표 및 ¯í 상대¬ÞØÚ=는 ü건ýÉ
부¬ ìÞ한 ¼Õ 따¾니ö.

제3ø(ü험® É¯Õ 관한 세부규정)
d 피ü험×¬ 1Þ의 É원 또는 1Þ의 통원 중Õ 2¬É ÷상의 Úà 및 Þ

à을 ¿은 경우 퇴원ÿ 또는 통원ÿ을 기준으ü 진단Ý 및 진료비세부내
îÝ 등ÕÝ ×인되는 Ý¸의 ÚàÞàßüÕ 한Ýí Úà비(Þàÿý)
를 É¯þ니ö.

e 제1항Õ÷ 불íÝì 피ü험×¬ 동ÿ한 의료기관ÕÝ 퇴원 Ç÷ 계ÎÉ
원 중Õ 2¬É ÷상의 ÚàÞàßü¬ 부í되는 경우 또는 1ÿ 2Þ ÷
상 통원Ýí 2¬É ÷상의 ÚàÞàßü¬ 부í된 경우Õ는 ÚàÞà종
류¬ 높은 Ý¸의 ÚàÞàßüÕ 한Ýí õ당 종의 Úà비(Þàÿý)를 
É¯þ니ö.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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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Þ A
피ü험×¬ É원을 Ýì <ç방재건à(J051)=(3종)ü <ç방절제à
(J061)=(7종)을 동ÞÕ ¿은 후 퇴원할 경우 생성되는 ADRG는 <ç방
재건à(J051)=É니ö. ö만, ÷ 경우 Þì는 제2항Õ 따ÿ <ç방절제
à(J061)=Õ õ당Ý는 7종의 Úà비(Þàÿý)를 É¯þ니ö.

    f 피ü험×¬ 동ÿ한 질병의 Þ료를 ÊÙÉ인 »É으ü 의료기관을 ÷전Ý
í É원Ý거  ̧동ÿ한 의료기관Õ 퇴원 후 ö른 ÿ×Õ 재É원Ýí Úà 
및 Þà을 ¿은 경우Õ는 Èü운 É원으ü üì 제1ø(ü험®의 É¯ì
ç)ÕÝ 정한 ¼Õ 따ÿ ü장þ니ö.

g 피ü험×¬ 질병Õ 대한 ü장¼Þÿ ÷후 계ÎÉ원 중 ÷ û별þ관의 ü
험기간÷ 끝¼을 때Õ÷ ÷ û별þ관의 ü험기간 종료ÿ부ñ 180ÿ ÷
내(피ü험×의 퇴원ÿ을 기준으ü Ý며, ü험기간 종료ÿ은 제외þ니ö)
Õ 제1ø(ü험®의 É¯ìç)ÕÝ 정한 ü험® É¯ìç¬ À생한 경우
Õ는 질병Úà비(1~8종)(Þàÿý)(¯í)를 ü장þ니ö.

h 피ü험×¬<î민건½ü험½=또는<의료¯í½=을 É용¿É 못Ý는 ì
ìü 인Ýí Úà 및 Þà한 경우, 진단Ý 및 진료비세부내îÝ 등을 통
õ ü진단¼ü(MDC)와 의료Þ위 등으ü ÷ û별þ관ÕÝ 정한 ÚàÞà
ßü를 ×인할 Ú 있는 경우 Þì는 제2ø(Úà 및 Þà의 정의)ÕÝ 정
한 Úà 및 ÞàÕ ÿýÝí ü장þ니ö.

@예Þ Í내A
×동ìü험 또는 산재ü험 등<î민건½ü험½=또는<의료¯í½=
을 É용¿É 못Ý는 ììü 인Ýí Å래의 진단명 및 의료Þ위를 ¿
은 경우 Þì는 제5항Õ 따ÿ <슬관절 및 Ý퇴골 골절 Úà(I283)=Õ 
õ당Ý는 Úà비(Þàÿý)를 É¯þ니ö.
· 진단명 : 경골 Ý단의 기Ð 골절(S82.38)
· 의료Þ위 : ìÉ골절정ýà[ýè골절ÿý]-관혈É-Ý퇴골-경골(N1604)   

i 제2항Õ÷ 불íÝì 제5항ÕÝ õ당 É원기간 또는 통원ÿÕ Ý¬É으ü
<î민건½ü험½=ÕÝ 정한 Ö양¯í 또는<의료¯í½=ÕÝ 정한 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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료¯í의 ¯í항»÷ À생Ý는 ö른 Úà 및 Þà을 ¿은 경우 Þì는 
÷ ÚàÞàßüÕ õ당Ý는 Úà비(Þàÿý)와 제5항의 ÚàÞàßü
Õ õ당Ý는 Úà비(Þàÿý)를  É¯þ니ö.

j<ý½경을 ÷용한 단순 ×궁 Úà(Æ성종양제외)(N031)=,<¼ýÕ 의한 
단순 ×궁 Úà(Æ성종양 제외)(N032)=,<분만및ç산후관련장å(ÚàÞ
Þ)(O110)=는<î민건½ü험½=ÕÝ 정한 Ö양¯í 또는<의료¯í
½=ÕÝ 정한 의료¯í 절ì를 거쳤É만 ¯í항»÷ À생ÝÉ Ï는 경
우Õ÷ Þì는 제1ø(ü험®의 É¯ìç)ÕÝ 정한 ¼Õ 따ÿ ü장þ니ö.

k ü험Úø×와 Þì¬ 제1ø(ü험®의 É¯ìç)의 ü험® É¯ìçÕ 대
õ þ의ÝÉ 못할 때는 ü험Úø×와 Þì¬ ý께 제3×를 정Ýì ý 제
3×의 의견Õ 따를 Ú 있÷니ö. 제3×는 의료½ 제3ø(의료기관)Õ 규
정한 종þ병원 ÍÎ 전문의 중Õ 정Ý며, ü험® É¯ìç 판정Õ ü는 
의료비용은 Þì¬ 전æ 부öþ니ö.

제4ø(ü험®을 É¯ÝÉ Ï는 ìç)
Þì는 ü통þ관 제5ø(ü험®을 É¯ÝÉ Ï는 ìç) 제1항 및 Å래의 ì
çÕ 의Ýí ü험® É¯ìç¬ À생한 때Õ는 ü험®을 É¯ÝÉ Ï÷니ö.

1. Þì는@별표35A1~8종 Úà 및 Þà 분류표의 ü2)Õ õ당Ý는 ì
항은 ü상ÝÉ Ï÷니ö.

2. Þì는<î민건½ü험 Ö양¯í의 기준Õ 관한 규ß=제9ø 제1항
([별표2] 비¯í대상)Õ õ당Ý는 Úà 및 ÞàÕ 대Ýí는 ü상ÝÉ 
Ï÷니ö.

제5ø(û별þ관의 Í멸)
d 피ü험×¬ ü험기간 중Õ ìý한 경우Õ는 ÷ û별þ관은 Í멸되며,

<ü험료 및 õþ환¯® 산출방½Ý=ÕÝ 정Ý는 ¼Õ 따ÿ Þì¬ É
¾한 ìý당Þ ÷ û별þ관의 계þ×É¾æ 및 û경üü험료를 É¯þ니ö.

e 제1항의 계þ×É¾æ É¯ìç¬ À생한 경우 계þ×는 ü통þ관 제7ø
(ü험®의 청í) 제1항의 Ý류 중 계þ×É¾æ É¯ü 관련된 Ý류를 
제출Ýì 계þ×É¾æ을 청íÝíý þ니ö. 계þ×É¾æ의 É¯절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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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ü통þ관 제8ø(ü험®의 É¯절ì)의 규정을 따르며, É¯기ÿ의 ö
음 날부ñ É¯ÿ까É의 기간Õ 대한 ÷×의 계산은 ü험계þ대출÷율을 
연단위 ý½ü 계산þ니ö.

제6ø(준용규정)
÷ û별þ관ÕÝ 정ÝÉ Ï은 ì항은 ü통þ관을 따¾니ö. 

2-50. 암진단비(유사암제외)(체증형)(355간편¬È)ü장 특별약관

제1ø(ü험®의 É¯ìç)
d Þì는 ü험증권Õ 기재된 피ü험×¬ ÷ û별þ관의 ü험기간 중Õ 제2

항ÕÝ 정한 ü장¼Þÿ ÷후Õ<Ø=으ü 진단 ×정된 경우Õ는 최Í 1
ÞÕ 한Ýí Å래Õ 정한 ®æ을 Ø진단비(çìØ제외)(체증형)으ü ü험
Úø×Õ게 É¯þ니ö.

í  분
지¯®æ

계약일로부터 1년 미만 계약일로부터 1년 이상

Ø진단비
(çìØ제외)

(체증형)
÷ û별þ관 

ü험¬É®æ의 50%
÷ û별þ관 ü험¬É®æ의 100%를
5년ùö 10%î 정æ 할증한 ®æ

e 제1항의<ü장¼Þÿ=은 ÷ û별þ관의 ü험계þÿ부ñ ý 날을 ÿýÝ
í 90ÿ÷ É난 날의 ö음날ü þ니ö. ÷ 경우 ü험계þÿ은 ÷ û별þ
관의 제1Þ ü험료를 ¿은 날ü þ니ö.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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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Ø진단비(çìØ제외) ü장¼Þÿ 및 É¯®æ[예Þ]A
 <<암=>

ü험¬É®æ의 120% …90ÿ
ü장 제외 ü험¬É®æ의110%ü험¬É®æ의 100%ü험¬É®æ의 50%

± ± ±  ± ±
 최Í계þÿ <Ø=ü장¼Þÿ 1년 경üÞØ 5년 경üÞØ 10년 경üÞØ
(2024년4월10ÿ)  (2024년7월9ÿ) (2025년4월10ÿ) (2029년4월10ÿ) (2034년4월10ÿ)

 <예Þ> 2024년 4월 10ÿ 계þ체결 후, Ø(çìØ제외)으ü 진단 ×정Þ
        (ü험¬É®æ 1,000만원 기준)

í 분 É¯®æ
2024년 10월 1ÿ Ø(çìØ제외)으ü 진단 ×정Þ   500만원
2025년 5월 1ÿ Ø(çìØ제외)으ü 진단 ×정Þ 1,000만원
2031년 5월 1ÿ Ø(çìØ제외)으ü 진단 ×정Þ 1,100만원
… …
2055년 5월 1ÿ Ø(çìØ제외)으ü 진단 ×정Þ 1,600만원  

f 피ü험×¬ ü장¼Þÿ ÷후Õ ìýÝì ý 후Õ Ø(çìØ제외)ü ìý
한 ìä÷ ×인된 경우Õ는 제1항의 Ø진단비(çìØ제외)(체증형)을 É
¯þ니ö. ö만, 제7ø(û별þ관의 Í멸) 제2항Õ 따ÿ ÷ û별þ관의 계
þ×É¾æ 및 û경üü험료를 É¯한 경우Õ는 Ø진단비(çìØ제외)(체
증형)ÕÝ ÷û É¯된 계þ×É¾æ 및 û경üü험료를 ì¼한 ®æ을 
É¯þ니ö. 

제2ø(ü험® É¯Õ 관한 세부규정)
ü험Úø×와 Þì¬ 제1ø(ü험®의 É¯ìç)의 ü험® É¯ìçÕ 대õ 
þ의ÝÉ 못할 때는 ü험Úø×와 Þì¬ ý께 제3×를 정Ýì ý 제3×의 
의견Õ 따를 Ú 있÷니ö. 제3×는 의료½ 제3ø(의료기관)Õ 규정한 종þ
병원 ÍÎ 전문의 중Õ 정Ý며, ü험® É¯ìç 판정Õ ü는 의료비용은 
Þì¬ 전æ 부öþ니ö.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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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ø(Ø의 정의 및 진단×정)
d ÷ û별þ관ÕÝ<Ø=÷ÿ ý은 제8ì 한î표준질병･ì인분류Õ 있õÝ 

Æ성신생¼(Ø)ü 분류되는 질병(@별표11A>Æ성신생¼(Ø) 분류표?참
ø)을 말þ니ö. ö만, 전Ø(前癌)상Ü(Ø으ü 변Ý기 ÷전 상
Ü)(Premalignant condition or condition with malignant potential)와
<기Ð피부Ø=및<½상선Ø=Õ õ당Ý는 질병은 제외þ니ö.

e 제1항ÕÝ 정한<기Ð피부Ø=÷ÿ ý은 제8ì 한î표준질병･ì인분류 
중 분류번þ C44(기Ð 피부의 Æ성신생¼)ü 분류되는 질병(@별표11A
>Æ성신생¼(Ø) 분류표?참ø)을 말þ니ö.

f 제1항ÕÝ 정한<½상선Ø=÷ÿ ý은 제8ì 한î표준질병･ì인분류 중 
분류번þ C73(½상선의 Æ성신생¼)ü 분류되는 질병(@별표11A>Æ성
신생¼(Ø) 분류표?참ø)을 말þ니ö.

g<Ø=의 진단×정은 병½ 또는 진단검ì의Þ의 전문의 ×증을 ¬진 ×
Õ 의Ýí 내¼져ý Ý며, ÷ 진단은 øÊ(fixed tissue)검ì, û세¼늘ø
인검ì(fine needle aspiration) 또는 혈æ(hemic system)검ìÕ 대한 현
û경 Í견을 기Íü Ýíý þ니ö. ÷ 경우<Ø=의 진단×정 ÞØ은 
상기 검ìÕ 의한 결üüì ÞØ으ü þ니ö. ýÿ  ̧ 상기Õ 의한 진단
÷ ¬·ÝÉ Ï을 때Õ는 피ü험×¬<Ø=으ü 진단 또는 Þ료를 ¿ì 
있음을 증명할 만한 문ÝÖ된 기ý 또는 증거¬ 있õý þ니ö.

@상기Õ 의한 진단÷ ¬·ÝÉ Ï을 때 [예Þ]A
· 피ü험×¬ øÊ검ì 등 병½ÞÉ 검ì를 ¿을 íçÇ÷ ¯Î한 병

증 ÆÖü ìý한 경우
· 종양의 À생부위 및 피ü험×의 신체상Ü 등의 ÷çü øÊ을 Ý출

Ý는 경우 생명의 위험을 Í래할 Ú 있õ 병½ÞÉ 검ì를 ÞÞ할 
Ú Ç는 경우   

h 한î표준질병·ì인분류 ÉîÝ의 'ìý 및 질병÷환의 분류번þ부í를 위
한 선정준ßü Éî'Õ 따ÿ C77~C80(불명×한, ÷ì성 및 상세불명 부
위의 Æ성신생¼(Ø))의 경우 ÿì성 Æ성신생¼(Ø)÷ ×인되는 경우Õ
는 원À부위(최Í À생한 부위)를 기준으ü 분류þ니ö. ö만, ÷ 경우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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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ì성 및 상세불명 부위의 Æ성신생¼(Ø)(C77~C80)의 진단×정 Þ
Ø은 원ÀØ 진단×정 ÞØ으ü 변경되É Ï÷니ö.

@예ÞA
· C73(½상선의 Æ성신생¼)÷ ½프절ü 전÷되õ C77 (½프절의 ÷

ì성 및 상세불명의 Æ성신생¼)ü 진단된 경우Õ÷ C73(½상선의 
Æ성신생¼)Õ õ당Ý는 질병으ü 봅니ö

· C50(ç방의 Æ성신생¼)÷ 폐ü 전÷되õ C78.0(폐의 ÷ì성 Æ성
신생¼)ü 진단된 경우Õ÷ C50(ç방의 Æ성신생¼)Õ õ당Ý는 질
병으ü 봅니ö.

· C16(위의 Æ성신생¼)÷ 뇌ü 전÷되õ C79.3(뇌 및 뇌ú의 ÷ì성 
Æ성신생¼)ü 진단된 경우Õ÷ C16(위의 Æ성신생¼)Õ õ당Ý는 
질병으ü 봅니ö.

  

제4ø(û별þ관의 무효)
ö음 중 한 ¬ÉÕ õ당Ý는 경우Õ는 ÷ û별þ관을 무효ü Ý며 ÷û ¹
É한 ü험료를 돌¼ü¾니ö. ö만, Þì의 ì의 또는 üäü ÷ û별þ관÷ 
무효ü 된 경우와 Þì¬ 승¹ 전Õ 무효È을 알Ý거  ̧ 알 Ú 있É음Õ÷ 
ü험료를 반환ÝÉ Ï은 경우Õ는 ü험료를 ¹É한 날의 ö음날부ñ 반환ÿ
까É의 기간Õ 대Ýí Þì는 ÷ 계þ의 ü험계þ대출 ÷율을 연단위 ý½
ü 계산한 ®æ을 더Ýí 돌¼ ü¾니ö.

1. 피ü험×¬ ü험계þÿü부ñ 제1ø(ü험®의 É¯ìç) 제2항ÕÝ 정
한 ü장¼Þÿ의 전ÿ ÷전Õ<Ø=으ü 진단×정 되는 경우

2. 계þ을 체결할 때 계þÕÝ 정한 피ü험×의 ¸÷Õ û달되É거  ̧ Í
ü되É을 경우. ö만, Þì¬ ¸÷의 íæ를 À견ÝÆ을 때 ÷û 계þ
¸÷Õ ÷달한 경우Õ는 ç효한 계þ으ü 봅니ö.

제5ø(ü험료의 ¹É을 연체Ýí õÉ된 계þ의 부활(효½Þý))
부활(효½Þý)되는 ÷ û별þ관의 ü장¼Þ는 ü통þ관 제28ø(ü험료의 
¹É을 연체Ýí õÉ된 계þ의 부활(효½Þý))를 따¾니ö. ÷ 경우 부활
(효½Þý)ÿ을 계þÿü Ýí 제1ø(ü험®의 É¯ìç) 제2항의 ü장¼Þ
ÿ을 É용þ니ö.



무배당 NH헤아림355건강보험2404(5~6종) 특별약관  ◀◀◀

- 347 -

제6ø(ü험®을 É¯ÝÉ Ï는 ìç)
÷ û별þ관의 ü험®을 É¯ÝÉ Ï은 ìç는 ü통þ관 제5ø(ü험®을 É
¯ÝÉ Ï는 ìç) 제1항을 따¾니ö.

제7ø(û별þ관의 Í멸)
d 제1ø(ü험®의 É¯ìç)ÕÝ 정한 Ø진단비(çìØ제외)를 É¯한 경우

Õ는 ý 손õü상의 원인÷ 생긴 때부ñ ÷ û별þ관은 Í멸되며, ÷ û
별þ관의 õþ환¯®을 É¯ÝÉ Ï÷니ö.

e 피ü험×¬ ü험기간 중Õ ìý한 경우Õ는 ÷ û별þ관은 Í멸되며,
<ü험료 및 õþ환¯® 산출방½Ý=ÕÝ 정Ý는 ¼Õ 따ÿ Þì¬ É
¾한 ìý당Þ ÷ û별þ관의 계þ×É¾æ 및 û경üü험료를 É¯þ니ö.

f 제2항의 계þ×É¾æ É¯ìç¬ À생한 경우 계þ×는 ü통þ관 제7ø
(ü험®의 청í) 제1항의 Ý류 중 계þ×É¾æ É¯ü 관련된 Ý류를 
제출Ýì 계þ×É¾æ을 청íÝíý þ니ö. 계þ×É¾æ의 É¯절ì
는 ü통þ관 제8ø(ü험®의 É¯절ì)의 규정을 따르며, É¯기ÿ의 ö
음 날부ñ É¯ÿ까É의 기간Õ 대한 ÷×의 계산은 ü험계þ대출÷율을 
연단위 ý½ü 계산þ니ö.

제8ø(준용규정)
÷ û별þ관ÕÝ 정ÝÉ Ï은 ì항은 ü통þ관을 따¾니ö.

2-51. 유사암진단비(체증형)(355간편¬È)ü장 특별약관

제1ø(ü험®의 É¯ìç)
d Þì는 ü험증권Õ 기재된 피ü험×¬ ÷ û별þ관의 ü험기간 중Õ<제

×½Ø=,<기Ð피부Ø=,<경계성종양=또는<½상선Ø=으ü 진단 ×
정된 경우Õ는  최Í 1ÞÕ 한Ýí Å래Õ 정한 ®æ을 çìØ진단
비(체증형)으ü ü험Úø×Õ게 É¯þ니ö.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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í  분
지¯®æ

계약일로부터 1년 미만 계약일로부터 1년 이상

çìØ진단비
(체증형)

÷ û별þ관 
ü험¬É®æ의 50%

÷ û별þ관 ü험¬É®æ의 100%를
5년ùö 10%î 정æ 할증한 ®æ

@çìØ진단비 É¯®æ[예Þ]A

ü험¬É®æ의 120% …ü험¬É®æ의 110%ü험¬É®æ의 100%ü험¬É®æ의 50%
± ±      ±        ±
 최Í계þÿ 1년 경üÞØ 5년 경üÞØ  10년 경üÞØ

(2024년4월10ÿ) (2025년4월10ÿ) (2029년4월10ÿ)  (2034년4월10ÿ)

 <예Þ> 2024년 4월 10ÿ 계þ체결 후, çìØ으ü 진단 ×정Þ
(ü험¬É®æ 1,000만원 기준)

 

í 분 É¯®æ
2024년 10월 1ÿ çìØ으ü 진단 ×정Þ   500만원
2025년 5월 1ÿ çìØ으ü 진단 ×정Þ 1,000만원
2031년 5월 1ÿ çìØ으ü 진단 ×정Þ 1,100만원

… …
2055년 5월 1ÿ çìØ으ü 진단 ×정Þ 1,600만원

  

e 피ü험×¬ ìýÝì ý 후Õ<제×½Ø=,<기Ð피부Ø=,<경계성종
양=또는<½상선Ø=으ü ìý한 ìä÷ ×인된 경우Õ는 제1항의 çì
Ø진단비(체증형)을 É¯þ니ö. 

제2ø(ü험® É¯Õ 관한 세부규정)
ü험Úø×와 Þì¬ 제1ø(ü험®의 É¯ìç)의 ü험® É¯ìçÕ 대õ 
þ의ÝÉ 못할 때는 ü험Úø×와 Þì¬ ý께 제3×를 정Ýì ý 제3×의 
의견Õ 따를 Ú 있÷니ö. 제3×는 의료½ 제3ø(의료기관)Õ 규정한 종þ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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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 ÍÎ 전문의 중Õ 정Ý며, ü험® É¯ìç 판정Õ ü는 의료비용은 
Þì¬ 전æ 부öþ니ö.

제3ø(제×½Ø, 기Ð피부Ø, 경계성종양, ½상선Ø의 정의 및 진단×정)
d 제1ø(ü험®의 É¯ìç)ÕÝ 정한<제×½Ø=÷ÿ ý은 제8ì 한î표

준질병･ì인분류Õ 있õÝ 제×½신생¼ü 분류되는 질병(@별표12A
>제×½신생¼ 분류표?참ø)을 말þ니ö.

e 제1ø(ü험®의 É¯ìç)ÕÝ 정한<기Ð피부Ø=÷ÿ ý은 제8ì 한î
표준질병･ì인분류 중 분류번þ C44(기Ð 피부의 Æ성신생¼)ü 분류되
는 질병(@별표11A>Æ성신생¼(Ø) 분류표?참ø)을 말þ니ö.

f 제1ø(ü험®의 É¯ìç)ÕÝ 정한<경계성종양=÷ÿ ý은 제8ì 한î
표준질병･ì인분류 중 Þ동양ß 불명 또는 û상의 신생¼ 분류표ÕÝ 정
한 질병(@별표13A>Þ동양ß 불명 또는 û상의 신생¼ 분류표?참ø)
을 말þ니ö.

g 제1ø(ü험®의 É¯ìç)ÕÝ 정한<½상선Ø=÷ÿ ý은 제8ì 한î표
준질병･ì인분류 중 분류번þ C73(½상선의 Æ성신생¼)ü 분류되는 질
병(@별표11A>Æ성신생¼(Ø) 분류표?참ø)을 말þ니ö.

h<제×½Ø=,<기Ð피부Ø=,<경계성종양=또는<½상선Ø=의 진단×정
은 병½ 또는 진단검ì의Þ의 전문의 ×증을 ¬진 ×Õ 의Ýí 내¼져
ý Ý며, ÷ 진단은 øÊ(fixed tissue)검ì, û세¼늘ø인검ì(fine 
needle aspiration) 또는 혈æ(hemic system)검ìÕ 대한 현û경 Í견을 
기Íü Ýíý þ니ö. ÷ 경우<제×½Ø=,<기Ð피부Ø=,<경계성종
양=또는<½상선Ø=의 진단×정 ÞØ은 상기 검ìÕ 의한 결üüì Þ
Ø으ü þ니ö. ýÿ  ̧ 상기Õ 의한 진단÷ ¬·ÝÉ Ï을 때Õ는 피ü
험×¬<제×½Ø=,<기Ð피부Ø=,<경계성종양=또는<½상선Ø=으
ü 진단 또는 Þ료를 ¿ì 있음을 증명할 만한 문ÝÖ된 기ý 또는 증거
¬ 있õý þ니ö.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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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기Õ 의한 진단÷ ¬·ÝÉ Ï을 때 [예Þ]A
· 피ü험×¬ øÊ검ì 등 병½ÞÉ 검ì를 ¿을 íçÇ÷ ¯Î한 병

증 ÆÖü ìý한 경우
· 종양의 À생부위 및 피ü험×의 신체상Ü 등의 ÷çü øÊ을 Ý출

Ý는 경우 생명의 위험을 Í래할 Ú 있õ 병½ÞÉ 검ì를 ÞÞ할 
Ú Ç는 경우   

i 한î표준질병·ì인분류 ÉîÝ의 'ìý 및 질병÷환의 분류번þ부í를 위
한 선정준ßü Éî'Õ 따ÿ C77~C80(불명×한, ÷ì성 및 상세불명 부
위의 Æ성신생¼(Ø))의 경우 ÿì성 Æ성신생¼(Ø)÷ ×인되는 경우Õ
는 원À부위(최Í À생한 부위)를 기준으ü 분류þ니ö. ö만, ÷ 경우Õ
÷ ÷ì성 및 상세불명 부위의 Æ성신생¼(Ø)(C77~C80)의 진단×정 Þ
Ø은 원ÀØ 진단×정 ÞØ으ü 변경되É Ï÷니ö.

@예ÞA
· C73(½상선의 Æ성신생¼)÷ ½프절ü 전÷되õ C77 (½프절의 ÷

ì성 및 상세불명의 Æ성신생¼)ü 진단된 경우Õ÷ C73(½상선의 
Æ성신생¼)Õ õ당Ý는 질병으ü 봅니ö

· C50(ç방의 Æ성신생¼)÷ 폐ü 전÷되õ C78.0(폐의 ÷ì성 Æ성
신생¼)ü 진단된 경우Õ÷ C50(ç방의 Æ성신생¼)Õ õ당Ý는 질
병으ü 봅니ö.

· C16(위의 Æ성신생¼)÷ 뇌ü 전÷되õ C79.3(뇌 및 뇌ú의 ÷ì성 
Æ성신생¼)ü 진단된 경우Õ÷ C16(위의 Æ성신생¼)Õ õ당Ý는 
질병으ü 봅니ö.

  

제4ø(ü험®을 É¯ÝÉ Ï는 ìç)
÷ û별þ관의 ü험®을 É¯ÝÉ Ï은 ìç는 ü통þ관 제5ø(ü험®을 É
¯ÝÉ Ï는 ìç) 제1항을 따¾니ö.

제5ø(û별þ관의 Í멸)
d 제1ø(ü험®의 É¯ìç)ÕÝ 정한<제×½Ø=,<기Ð피부Ø=,<경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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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종양=또는<½상선Ø=으ü  진단¿Å çìØ진단비를  1Þî 총
4Þ ü험®을 É¯한 때Õ는 ùÉú É¯ìç의 원인÷ 생긴 때부ñ ÷ û
별þ관은 Í멸½니ö. ÷ 경우 Þì는 ÷ û별þ관의 õþ환¯®을 É¯
ÝÉ Ï÷니ö.

e 피ü험×¬ ü험기간 중Õ ìý한 경우Õ는 ÷ û별þ관은 Í멸되며,
<ü험료 및 õþ환¯® 산출방½Ý=ÕÝ 정Ý는 ¼Õ 따ÿ Þì¬ É¾한 
ìý당Þ ÷ û별þ관의 계þ×É¾æ 및 û경üü험료를 É¯þ니ö.

f 제2항의 계þ×É¾æ É¯ìç¬ À생한 경우 계þ×는 ü통þ관 제7ø
(ü험®의 청í) 제1항의 Ý류 중 계þ×É¾æ É¯ü 관련된 Ý류를 
제출Ýì 계þ×É¾æ을 청íÝíý þ니ö. 계þ×É¾æ의 É¯절ì
는 ü통þ관 제8ø(ü험®의 É¯절ì)의 규정을 따르며, É¯기ÿ의 ö
음 날부ñ É¯ÿ까É의 기간Õ 대한 ÷×의 계산은 ü험계þ대출÷율을 
연단위 ý½ü 계산þ니ö.

제6ø(준용규정)
÷ û별þ관ÕÝ 정ÝÉ Ï은 ì항은 ü통þ관을 따¾니ö.

2-52. 전÷암진단비(355간편¬È)ü장 특별약관

 ※ 전÷Ø진단비(355간편¬É)ü장 û별þ관은 Å래의 2¼의 세부ü
장으ü í성되õ 있÷니ö.

   · ½프절전÷Ø진단비(355간편¬É) ü장
   · û정전÷Ø진단비(355간편¬É) ü장   

제1ø(ü험®의 É¯ìç)
d Þì는 ü험증권Õ 기재된 피ü험×¬ ÷ û별þ관의 ü험기간 중Õ 제2

항ÕÝ 정한 ü장¼Þÿ ÷후Õ  ÿ½프절전÷ØĀ 또는 ÿû정전÷ØĀ으ü 
진단 ×정된 경우Õ는 Å래 þÕÝ 정한 ®æ을  최Í1ÞÕ 한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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í 전÷Ø진단비ü ü험Úø×Õ게 É¯þ니ö. 

í  분
지¯®æ

계약일로부터 1년 미만 계약일로부터 1년 이상

1. ½프절전÷Ø진단비 
ü장

÷ ü장 ü험¬É®æ의 
50%

÷ ü장 ü험¬É®æ의 
100%

2. û정전÷Ø진단비 
ü장

÷ ü장 ü험¬É®æ의 
50%

÷ ü장 ü험¬É®æ의 
100%

e 제1항의<ü장¼Þÿ=은 ÷ û별þ관의 ü험계þÿ(÷Ý<ü험계þÿ=
÷ÿ þ니ö)부ñ ý 날을 ÿýÝí 90ÿ÷ É난 날의 ö음날ü þ니ö. 
÷ 경우 ü험계þÿ은 ÷ û별þ관의 제1Þ ü험료를 ¿은 날을 말þ니ö.

@ ü장¼Þÿ [예Þ] A
90ÿ ü장 제외 ü험¬É®æ의 100%ü험¬É®æ의 50%

± ±  ±
 최Í계þÿ
 (2024년 10월 1ÿ)

ü장¼Þÿ
(2024년 12월 30ÿ)

1년 경üÞØ
(2025년 10월 1ÿ)

f 피ü험×¬ ìýÝì ý 후Õ<½프절전÷Ø=또는<û정전÷Ø=으ü 
ìý한 ìä÷ ×인된 경우Õ는 제1항 제1þ 및 제2þ의 전÷Ø진단비
를 É¯þ니ö. ö만, 제7ø(û별þ관의 Í멸) 제2항Õ 따ÿ ÷ û별þ관
의 계þ×É¾æ 및 û경üü험료를 É¯한 경우Õ는 전÷Ø진단비ÕÝ 
÷û É¯된 계þ×É¾æ 및 û경üü험료를 ì¼한 ®æ을 É¯þ니ö. 

제2ø(ü험® É¯Õ 관한 세부규정)
ü험Úø×와 Þì¬ 제1ø(ü험®의 É¯ìç)의 ü험® É¯ìçÕ 대õ 
þ의ÝÉ 못할 때는 ü험Úø×와 Þì¬ ý께 제3×를 정Ýì ý 제3×의 
의견Õ 따를 Ú 있÷니ö. 제3×는 의료½ 제3ø(의료기관)Õ 규정한 종þ
병원 ÍÎ 전문의 중Õ 정Ý며, ü험® É¯ìç 판정Õ ü는 의료비용은 
Þì¬ 전æ 부öþ니ö.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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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ø(전÷Ø의 정의 및 진단×정)
d ÷ û별þ관ÕÝ<전÷Ø=÷ÿ ý은<½프절전÷Ø=및<û정전÷Ø=

을 총칭þ니ö. ö만, 전Ø(前癌)상Ü(Ø으ü 변Ý기 ÷전 상Ü)
(Premalignant condition or condition with malignant potential)는 제외
þ니ö.

e ÷ û별þ관ÕÝ ÿ½프절전÷ØĀ÷ÿ ý은 제8ì 한î표준질병ì인분류
Õ 있õÝ<½프절의 ÷ì성 및 상세불명의 Æ성 신생¼=ü 분류되는 
질병(@별표41A>전÷Ø 분류표?참ø)을 말þ니ö.

f ÷ û별þ관ÕÝ ÿû정전÷ØĀ÷ÿ ý은 제8ì 한î표준질병ì인분류Õ 
있õÝ<þø 및 ÍÖ기관의 ÷ì성 Æ성 신생¼=,<기Ð 및 상세불명 
부위의 ÷ì성 Æ성 신생¼=,<부위의 명Þ¬ Ç는 Æ성 신생¼=ü 분
류되는 질병(@별표41A>전÷Ø 분류표?참ø)을 말þ니ö.

g ÿ전÷ØĀ의 진단×정은 병½ 또는 진단검ì의Þ의 전문의 ×증을 ¬진 
×Õ 의Ýí 내¼져ý Ý며, ÷ 진단은 øÊ(fixed tissue)검ì, û세¼늘
ø인검ì(fine needle aspiration) 또는 혈æ(hemic system)검ìÕ 대한 
현û경 Í견을 기Íü Ýíý þ니ö. ÷ 경우 ÿ전÷ØĀ의 진단×정 Þ
Ø은 상기 검ìÕ 의한 결üüì ÞØ으ü þ니ö. ýÿ  ̧ 상기Õ 의한 
진단÷ ¬·ÝÉ Ï을 때Õ는 피ü험×¬ ÿ전÷ØĀ으ü 진단 또는 Þ료
를 ¿ì 있음을 증명할 만한 문ÝÖ된 기ý 또는 증거¬ 있õý þ니ö.

@상기Õ 의한 진단÷ ¬·ÝÉ Ï을 때 [예Þ]A
· 피ü험×¬ øÊ검ì 등 병½ÞÉ 검ì를 ¿을 íçÇ÷ ¯Î한 병

증 ÆÖü ìý한 경우
· 종양의 À생부위 및 피ü험×의 신체상Ü 등의 ÷çü øÊ을 Ý출

Ý는 경우 생명의 위험을 Í래할 Ú 있õ 병½ÞÉ 검ì를 ÞÞ할 
Ú Ç는 경우   

제4ø(û별þ관의 무효)
ö음 중 한 ¬ÉÕ õ당되는 경우Õ는 ÷ û별þ관을 무효ü Ý며 ÷û ¹
É한 ü험료를 돌¼ü¾니ö. ö만, Þì의 ì의 또는 üäü ÷ û별þ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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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효ü 된 경우와 Þì¬ 승¹ 전Õ 무효È을 알Ý거  ̧ 알 Ú 있É음Õ÷ 
ü험료를 반환ÝÉ Ï은 경우Õ는 ü험료를 ¹É한 날의 ö음날부ñ 반환ÿ
까É의 기간Õ 대Ýí Þì는 ÷ 계þ의 ü험계þ대출 ÷율을 연단위 ý½
ü 계산한 ®æ을 더Ýí 돌¼ ü¾니ö.

1. 피ü험×¬ ü험계þÿü부ñ 제1ø(ü험®의 É¯ìç) 제2항ÕÝ 정
한 ü장¼Þÿ의 전ÿ ÷전Õ ÿ½프절전÷ØĀ 또는 ÿû정전÷ØĀ으ü 
진단×정 되는 경우

2. 계þ을 체결할 때 계þÕÝ 정한 피ü험×의 ¸÷Õ û달되É거  ̧ Í
ü되É을 경우. ö만, Þì¬ ¸÷의 íæ를 À견ÝÆ을 때 ÷û 계þ
¸÷Õ ÷달한 경우Õ는 ç효한 계þ으ü 봅니ö.

제5ø(ü험료의 ¹É을 연체Ýí õÉ된 계þ의 부활(효½Þý))
부활(효½Þý)되는 ÷ û별þ관의 ü장¼Þ는 ü통þ관 제28ø(ü험료의 
¹É을 연체Ýí õÉ된 계þ의 부활(효½Þý))를 따¾니ö. ÷ 경우 부활
(효½Þý)ÿ을 ü험계þÿü Ýí 제1ø(ü험®의 É¯ìç) 제2항의 ü장
¼Þÿ을 É용þ니ö.

제6ø(ü험®을 É¯ÝÉ Ï는 ìç)
÷ û별þ관의 ü험®을 É¯ÝÉ Ï은 ìç는 ü통þ관 제5ø(ü험®을 É
¯ÝÉ Ï는 ìç) 제1항을 따¾니ö.

제7ø(û별þ관의 Í멸)
d 제1ø(ü험®의 É¯ìç) 제1항 제1þÕÝ 정한 ½프절전÷Ø진단비ü

장 ü험®을 É¯한 경우Õ는 ý 손õü상의 원인÷ 생긴 때부ñ õ당 
ü장 û별þ관은 Í멸되며, ÷ ü장 û별þ관의 õþ환¯®을 É¯ÝÉ 
Ï÷니ö.

e 제1ø(ü험®의 É¯ìç) 제1항 제2þÕÝ 정한 û정전÷Øü장 ü험®
을 É¯한 경우Õ는 ý 손õü상의 원인÷ 생긴 때부ñ õ당 ü장 û별
þ관은 Í멸되며, ÷ ü장 û별þ관의 õþ환¯®을 É¯ÝÉ Ï÷니ö.

f 제1ø(ü험®의 É¯ìç) 제1항 제1þ 및 제2þÕÝ 정한 ü험®을 º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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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 É¯한 경우Õ는 ùÉú É¯ìç의 원인÷ 생긴 때부ñ ÷ û별þ관
은 Í멸½니ö. ÷ 경우 Þì는 ÷ û별þ관의 õþ환¯®을 É¯ÝÉ 
Ï÷니ö.

g 피ü험×¬ ü험기간 중Õ ìý한 경우Õ는 ÷ û별þ관은 Í멸되며,
<ü험료 및 õþ환¯® 산출방½Ý=ÕÝ 정Ý는 ¼Õ 따ÿ Þì¬ É
¾한 ìý당Þ ÷ û별þ관의 계þ×É¾æ 및 û경üü험료를 É¯þ니ö.

h 제4항의 계þ×É¾æ É¯ìç¬ À생한 경우 계þ×는 ü통þ관 제7ø
(ü험®의 청í) 제1항의 Ý류 중 계þ×É¾æ É¯ü 관련된 Ý류를 
제출Ýì 계þ×É¾æ을 청íÝíý þ니ö. 계þ×É¾æ의 É¯절ì
는 ü통þ관 제8ø(ü험®의 É¯절ì)의 규정을 따르며, É¯기ÿ의 ö
음 날부ñ É¯ÿ까É의 기간Õ 대한 ÷×의 계산은 ü험계þ대출÷율을 
연단위 ý½ü 계산þ니ö.

제8ø(준용규정)
÷ û별þ관ÕÝ 정ÝÉ Ï은 ì항은 ü통þ관을 따¾니ö.

2-53. 질병통원수술비(당일È원ÿý)(355간편¬È)ü장 특별약관

제1ø(ü험®의 É¯ìç)
Þì는 피ü험×¬ ÷ û별þ관의 ü험기간 중Õ 진단 ×정된 질병의 ÊÙ
É인 Þ료를 »É으ü 통원(당ÿÉ원ÿý)Ýí Úà을 ¿은 경우Õ는 Úà1
Þ당 Å래Õ 정한 ®æ을 질병통원Úà비(당ÿÉ원ÿý)ü ü험Úø×Õ게 
É¯þ니ö.

í  분
지¯®æ

계약일로부터 1년 미만 계약일로부터 1년 이상

질병통원Úà비
(당ÿÉ원ÿý)

÷ û별þ관 
ü험¬É®æ의 50%

÷ û별þ관 
ü험¬É®æ의 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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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ø(ü험® É¯Õ 관한 세부규정)
d 동ÿ한 질병으ü 두 종류 ÷상의 질병Úà을 ¿거  ̧같은 종류의 Úà을 

2Þ ÷상 ¿은 경우Õ는 Ý¸의 질병통원Úà비(당ÿÉ원ÿý)만 É¯þ
니ö. 질병 Úà을 ¿ì 365ÿ÷ 경ü한 후 동ÿ한 질병으ü Èü운 Ú
à을 ¿은 경우Õ는 ö른 질병으ü 간üÝì 제1ø(ü험®의 É¯ìç)
Õ 따ÿ ü험®을 É¯þ니ö

e ü험Úø×와 Þì¬ 제1ø(ü험®의 É¯ìç)의 ü험® É¯ìçÕ 대
õ þ의ÝÉ 못할 때는 ü험Úø×와 Þì¬ ý께 제3×를 정Ýì ý 제
3×의 의견Õ 따를 Ú 있÷니ö. 제3×는 의료½ 제3ø(의료기관)Õ 규
정한 종þ병원 ÍÎ 전문의 중Õ 정Ý며, ü험® É¯ìç 판정Õ ü는 
의료비용은 Þì¬ 전æ 부öþ니ö.

제3ø(Úà의 정의와 장Í)
d ÷ û별þ관ÕÝ ÿÚàĀ÷ÿ ý은 병원 또는 의원의 의ì의 면허를 ¬진 

×(÷Ý ÿ의ìĀÿ þ니ö)Õ 의Ýí Þ료¬ 필ÖÝöì 인정된 경우üÝ 
의료기관ÕÝ 의ì의 관½ ÝÕ Þ료를 ÊÙÉ인 »É으ü 의료기í를 
ì용Ýí 생체(⽣Ü)Õ 절단(切斷, û정부위를 잘ÿ내는 것), 절제(切除, 
û정부위를 잘ÿ Çå는 것) 등의 øØ(操作)을 ¬Ý는 것을 말þ니ö.

e 제1항의 ÿÚàĀÕ는 ü건ýÉ부 산Ý 신의료기à평¬위원Þ(향후 제÷변
경ÞÕ는 동 위원Þ와 동ÿ한 기·을 ÚÞÝ는 기관)ü부ñ Í전성ü Þ
료효ü를 인정¿은 최신 Úà기½÷ ÿý½니ö.

@신의료기à평¬위원ÞA
의료½ 제54ø(신의료기à평¬위원Þ의 설Þ 등)Õ 의거 설Þ된 위원
ÞüÝ 신의료기àÕ 관한 최ì의 î의기í를 말þ니ö.   

f 제1항의 Úà은 ×Ý 등ÕÝ Þ료¬ 곤란Ýí 의료½ 제3ø(의료기관) 
제2항Õ 정한 î내의 병원, 의원 또는 î외의 의료관련½ÕÝ 정한 의료
기관ÕÝ Þ한 것Õ 한þ니ö.

g 제1항Õ÷ 불íÝì 눈 관련 질환의 경우 À÷È(Laser)Õ 의한 Úà을 
ÿýþ니ö. ö만, ö래끼 및 콩ö래끼ü 인한 Úà 및 선천성질병으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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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한 Úà의 경우는 제외þ니ö.
h 제1항의 ÚàÕÝ Å래  þ의 ì항은 제외þ니ö.
   1. ø인(吸引, üì기 등으ü 빨Åø÷는 것)
   2. 천×(穿刺, ¼늘 또는 관을 꽂Å 체æㆍøÊ을 뽑Å내거  ̧ þ¼을 ü

ÉÝ는 것)등의 øÞ
   3. 신경(神經) ì단(NERVE BLOCK)
   4. û용성형 »É의 Úà
   5. 피È(避妊) »É의 Úà
   6. 검ì 및 진단을 위한 Úà(생검(生檢), ý½경검ì(ú腔鏡檢査) 등)
   7. 기Ð Úà의 정의Õ õ당ÝÉ Ï는 Þà

@기Ð Úà의 정의Õ õ당ÝÉ Ï는 Þà(예Þ)A
 - 절¼, ¼농 또는 ÷관ýÉà
 - ÝÉ정þ류 관련 ìü파/À÷È정þ폐쇄à
 - IPL(Intense Pulsed Light) : Å÷피엘 À÷È Þà
 - Ý간판 관련 경ú외 신경ì단à, ìü파 열Þ료à
 - Þ, ÞÚ, Þ은, Þ근, Þø골의 ÜÞ
 - 기Ð ÷와 çì한 Þà
※ 본 Þàø은 Úà의 정의Õ õ당ÝÉ Ï는 Þà의 예Þü, 예ÞÕ 

기재되õ 있É Ïö Ý더ÿ÷ Úà의 정의Õ õ당ÝÉ Ï는 경우 
ü상되É Ï÷니ö.

  

    
제4ø(É원 및 통원의 정의와 장Í)
d ÷ û별þ관ÕÝ<É원=÷ÿ ý은 병원 또는 의원의 의ì 면허를 ¬진 

×(÷Ý<의ì=ÿ þ니ö)Õ 의Ýí Þ료¬ 필ÖÝöì 인정한 경우ü
Ý, ×Ý 등ÕÝ의 Þ료¬ 곤란Ýí 의료기관Õ ÉäÝí 의ì의 관½ 
ÝÕ Þ료Õ 전념Ý는 것을 말þ니ö. 

e ÷ û별þ관ÕÝ<통원=÷ÿ ý은 의ìÕ 의Ýí Þ료¬ 필ÖÝöì 인
정한 경우üÝ, 의료기관Õ ÉäÝÉ Ïì 내원Ýí 의ì의 관½ ÝÕ 
Þ료Õ 전념Ý는 것을 말þ니ö. 

f 제1항 및 제2항의<의료기관=÷ÿ ý은 의료½ 제3ø(의료기관)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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Õ 정한 î내의 병원, 의원 또는 î외의 의료관련½ÕÝ 정한 의료기관
을 말þ니ö.

g ÷ û별þ관ÕÝ<당ÿÉ원=÷ÿ ý은 É원ÿ×와 퇴원ÿ×¬ 동ÿ한 
É원을 말þ니ö.

제5ø(ü험®을 É¯ÝÉ Ï는 ìç)
d Þì는 ü통þ관 제5ø(ü험®을 É¯ÝÉ Ï는 ìç) 제1항ÕÝ 정한 

ìçü ü험® É¯ìç¬ À생한 때Õ는 ü험®을 É¯ÝÉ Ï÷니ö.
e 제1항 ÷외Õ÷ Þì는 제8ì 한î표준질병ì인분류Õ 있õÝ ö음 중 

õ² 한 ¬É ìçÕ 의Ýí ü험® É¯ìç¬ À생한 때Õ는 ü험®을 
É¯ÝÉ Ï÷니ö.

   1. 정신 및 Þ동장å(F04 ~ F99)
   2. í성생ß기의 비ý증성 장åü 인한 ÷관성 ç산, 불È 및 인공Ú정

관련 þ병증(N96 ~ N98). ýÿ ,̧ ü장¼Þÿü부ñ 2년÷ É난 후
Õ À생한 ÷관성 ç산, 불È 및 인공Ú정 관련 þ병증으ü 인한 경
우Õ는 ü험®을 É¯þ니ö.

@÷관성 ç산, 불È 및 인공Ú정A
한î표준질병·ì인분류상의 N96~N98Õ õ당Ý는 질병을 말þ니ö.   

   3. 피ü험×¬ È신, 출산(제왕절¼를 ÿýþ니ö), 산후기ü Úà한 경
우(O00 ~ O99)

   4. 선천기형, 변형 및 ýÉ체÷상(Q00 ~ Q99)
   5. 비만(E66)
   6. Öä®(N39.3, N39.4, R32)
   7. Þö 및 Ê장 또는 항문관련질환(K60~K62, K64)
   8. ÞÅ우ß증, ÞÅ 및 Þü질환 등의 Þü질환(K00 ~ K08)
f 제1항 및 제2항 ÷외Õ÷ Þì는 ö음 중 õ² 한 ¬É의 경우Õ 의Ýí 

ü험® É¯ìç¬ À생한 때Õ는 ü험®을 É¯ÝÉ Ï÷니ö.
   1. 건½검진(단, 검ì결ü ÷상 Í견Õ 따ÿ 건½검진센ñ 등ÕÝ À생한 

Úà은 ü상þ니ö), 예방Ù종, 인공ç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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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Ç양제, 비Ð민제, þ르몬 þí(ö만, î민건½ü험의 Ö양¯í 기준
Õ õ당Ý는 성øÛ증을 Þ료Ý기 위한 þ르몬 þí는 ü상þ니ö), 
ü신용 þþ, 친× ×인을 위한 진단, 불È검ì, 불ÈÚà, 불Èý원
à, üø생ßà(체내, 체외 인공Ú정을 ÿýþ니ö), 성장Î진ü 관련
된 Úà

   3. 단순한 피ü 또는 권Ü
   4. ü근깨, öº, 무º, ½º증, 딸기ß(üì비), Ø, º반(피ü험×의 ¬

É¸÷¬ ÜÅ인 경우 Öý상º반 등 선천성 비신생¼성º반(Q82.5)은 
ü상þ니ö), ìù귀, íü½, ùÖ현상으ü 인한 탈º 등 피부질환

   5. À기부전(impotence)ㆍ불¼증, 단순 ß골음(Ú면무þø증(G47.3)은 
ü상þ니ö), Þ료를 동반ÝÉ Ï는 단순ÿ경(phimosis),<î민건½ü
험 Ö양¯í의 기준Õ 관한 규ß=제9ø 제1항([별표2]비¯í대상)Õ 
의한 Æ무 또는 ÿ상생활Õ É장÷ Ç는 검열반 등 Íü질환

   6. Å래Õ 열거된 î민건½ü험 비¯í 대상으ü 신체의 필Ú 기·¼선 
»É÷ Å닌 외º¼선 »É의 Þ료를 위한 Úà

      ¬. 쌍꺼풀Úà(÷중검Úà. ö만, Í검ÝÚ, Í검내반 등을 Þ료Ý기 
위한 Þ½¼선 »É의 ÷중검Úà은 ü상þ니ö), ß성형Úà(융
비à), ç방×대(ö만, ç방Ø 환×의 ç방재건à은 ü상þ니ö)
ㆍÞÍà, É방øÉà, ü½살제거à 등

      .̧ ìÞ교정, Í와½증(양쪽 눈을 ¼싸ì 있는 뼈와 뼈 ì÷의 거
½¬ 넓은 증상)의 교정 등 Þ계 Úàü써 Þ½¼선 »É÷ Å
닌 외º¼선 »É의 Úà

      ö. Í경, 콘Ýú렌É 등을 대체Ý기 위한 Þ½교정à(î민건½ü험 
Ö양¯í 대상 Úà방½ 또는 Þ료재료¬ ì용되É Ï은 부분은 
Þ½교정àü 봅니ö)

      ÿ. 외º¼선 »É의 ö½정þ류 Úà

제6ø(û별þ관의 Í멸)
d 피ü험×¬ ü험기간 중Õ ìý한 경우Õ는 ÷ û별þ관은 Í멸되며,

<ü험료 및 õþ환¯® 산출방½Ý=ÕÝ 정Ý는 ¼Õ 따ÿ Þì¬ 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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¾한 ìý당Þ ÷ û별þ관의 계þ×É¾æ 및 û경üü험료를 É¯þ니ö.
e 제1항의 계þ×É¾æ É¯ìç¬ À생한 경우 계þ×는 ü통þ관 제7ø

(ü험®의 청í) 제1항의 Ý류 중 계þ×É¾æ É¯ü 관련된 Ý류를 
제출Ýì 계þ×É¾æ을 청íÝíý þ니ö. 계þ×É¾æ의 É¯절ì
는 ü통þ관 제8ø(ü험®의 É¯절ì)의 규정을 따르며, É¯기ÿ의 ö
음 날부ñ É¯ÿ까É의 기간Õ 대한 ÷×의 계산은 ü험계þ대출÷율을 
연단위 ý½ü 계산þ니ö.

제7ø(준용규정)
÷ û별þ관ÕÝ 정ÝÉ Ï은 ì항은 ü통þ관을 따¾니ö.

2-54. 질병È원수술비(당일È원제외)(355간편¬È)ü장 특별약관

제1ø(ü험®의 É¯ìç)
Þì는 피ü험×¬ ÷ û별þ관의 ü험기간 중Õ 진단 ×정된 질병의 ÊÙ
É인 Þ료를 »É으ü 퇴원Ç÷ 계Î 2ÿ ÷상 É원Ýí Úà을 ¿은 경우
Õ는 Úà1Þ당 Å래Õ 정한 ®æ을 질병É원Úà비(당ÿÉ원제외)ü ü험
Úø×Õ게 É¯þ니ö.

í  분
지¯®æ

계약일로부터 1년 미만 계약일로부터 1년 이상

질병É원Úà비
(당ÿÉ원제외)

÷ û별þ관 ü험¬É®æ의 
50%

÷ û별þ관 ü험¬É®æ의 
100%

제2ø(ü험® É¯Õ 관한 세부규정)
d 동ÿ한 질병으ü 두 종류 ÷상의 질병Úà을 ¿거  ̧같은 종류의 Úà을 

2Þ ÷상 ¿은 경우Õ는 Ý¸의 질병É원Úà비(당ÿÉ원제외)만 É¯þ
니ö. 질병 Úà을 ¿ì 365ÿ÷ 경ü한 후 동ÿ한 질병으ü Èü운 Ú
à을 ¿은 경우Õ는 ö른 질병으ü 간üÝì 제1ø(ü험®의 É¯ìç)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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Õ 따ÿ ü험®을 É¯þ니ö.
e ü험Úø×와 Þì¬ 제1ø(ü험®의 É¯ìç)의 ü험® É¯ìçÕ 대

õ þ의ÝÉ 못할 때는 ü험Úø×와 Þì¬ ý께 제3×를 정Ýì ý 제
3×의 의견Õ 따를 Ú 있÷니ö. 제3×는 의료½ 제3ø(의료기관)Õ 규
정한 종þ병원 ÍÎ 전문의 중Õ 정Ý며, ü험® É¯ìç 판정Õ ü는 
의료비용은 Þì¬ 전æ 부öþ니ö.

제3ø(Úà의 정의와 장Í)
d ÷ û별þ관ÕÝ ÿÚàĀ÷ÿ ý은 병원 또는 의원의 의ì의 면허를 ¬진 

×(÷Ý ÿ의ìĀÿ þ니ö)Õ 의Ýí Þ료¬ 필ÖÝöì 인정된 경우üÝ 
의료기관ÕÝ 의ì의 관½ ÝÕ Þ료를 ÊÙÉ인 »É으ü 의료기í를 
ì용Ýí 생체(⽣Ü)Õ 절단(切斷, û정부위를 잘ÿ내는 것), 절제(切除, 
û정부위를 잘ÿ Çå는 것) 등의 øØ(操作)을 ¬Ý는 것을 말þ니ö.

e 제1항의 ÿÚàĀÕ는 ü건ýÉ부 산Ý 신의료기à평¬위원Þ(향후 제÷변
경ÞÕ는 동 위원Þ와 동ÿ한 기·을 ÚÞÝ는 기관)ü부ñ Í전성ü Þ
료효ü를 인정¿은 최신 Úà기½÷ ÿý½니ö.

@신의료기à평¬위원ÞA
의료½ 제54ø(신의료기à평¬위원Þ의 설Þ 등)Õ 의거 설Þ된 위원
ÞüÝ 신의료기àÕ 관한 최ì의 î의기í를 말þ니ö.   

f 제1항의 Úà은 ×Ý 등ÕÝ Þ료¬ 곤란Ýí 의료½ 제3ø(의료기관) 
제2항Õ 정한 î내의 병원, 의원 또는 î외의 의료관련½ÕÝ 정한 의료
기관ÕÝ Þ한 것Õ 한þ니ö.

g 제1항Õ÷ 불íÝì 눈 관련 질환의 경우 À÷È(Laser)Õ 의한 Úà을 
ÿýþ니ö. ö만, ö래끼 및 콩ö래끼ü 인한 Úà 및 선천성질병으ü 
인한 Úà의 경우는 제외þ니ö.

h 제1항의 ÚàÕÝ Å래  þ의 ì항은 제외þ니ö.
   1. ø인(吸引, üì기 등으ü 빨Åø÷는 것)
   2. 천×(穿刺, ¼늘 또는 관을 꽂Å 체æㆍøÊ을 뽑Å내거  ̧ þ¼을 ü

ÉÝ는 것)등의 øÞ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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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신경(神經) ì단(NERVE BLOCK)
   4. û용성형 »É의 Úà
   5. 피È(避妊) »É의 Úà
   6. 검ì 및 진단을 위한 Úà(생검(生檢), ý½경검ì(ú腔鏡檢査) 등)
   7. 기Ð Úà의 정의Õ õ당ÝÉ Ï는 Þà

@기Ð Úà의 정의Õ õ당ÝÉ Ï는 Þà(예Þ)A
 - 절¼, ¼농 또는 ÷관ýÉà
 - ÝÉ정þ류 관련 ìü파/À÷È정þ폐쇄à
 - IPL(Intense Pulsed Light) : Å÷피엘 À÷È Þà
 - Ý간판 관련 경ú외 신경ì단à, ìü파 열Þ료à
 - Þ, ÞÚ, Þ은, Þ근, Þø골의 ÜÞ
 - 기Ð ÷와 çì한 Þà
 ※ 본 Þàø은 Úà의 정의Õ õ당ÝÉ Ï는 Þà의 예Þü, 예ÞÕ 

기재되õ 있É Ïö Ý더ÿ÷ Úà의 정의Õ õ당ÝÉ Ï는 경우 
ü상되É Ï÷니ö.

  

    
제4ø(É원의 정의와 장Í)
d ÷ û별þ관ÕÝ<É원=÷ÿ ý은 병원 또는 의원의 의ì 면허를 ¬진 

×(÷Ý<의ì=ÿ þ니ö)Õ 의Ýí 상õ의 Þ료¬ 필ÖÝöì 인정한 
경우üÝ, ×Ý 등ÕÝ의 Þ료¬ 곤란Ýí 의료기관Õ ÉäÝí 의ì의 
관½ ÝÕ Þ료Õ 전념Ý는 것을 말þ니ö. 

e 제1항의<의료기관=÷ÿ ý은 의료½ 제3ø(의료기관) 제2항Õ 정한 î
내의 병원, 의원 또는 î외의 의료관련½ÕÝ 정한 의료기관을 말þ니ö.

f ÷ û별þ관ÕÝ<당ÿÉ원=÷ÿ ý은 É원ÿ×와 퇴원ÿ×¬ 동ÿ한 
É원을 말þ니ö.

제5ø(ü험®을 É¯ÝÉ Ï는 ìç)
d Þì는 ü통þ관 제5ø(ü험®을 É¯ÝÉ Ï는 ìç) 제1항ÕÝ 정한 

ìçü ü험® É¯ìç¬ À생한 때Õ는 ü험®을 É¯ÝÉ Ï÷니ö.
e 제1항 ÷외Õ÷ Þì는 제8ì 한î표준질병ì인분류Õ 있õÝ ö음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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õ² 한 ¬É ìçÕ 의Ýí ü험® É¯ìç¬ À생한 때Õ는 ü험®을 
É¯ÝÉ Ï÷니ö.

   1. 정신 및 Þ동장å(F04 ~ F99)
   2. í성생ß기의 비ý증성 장åü 인한 ÷관성 ç산, 불È 및 인공Ú정

관련 þ병증(N96 ~ N98). ýÿ ,̧ ü장¼Þÿü부ñ 2년÷ É난 후
Õ À생한 ÷관성 ç산, 불È 및 인공Ú정 관련 þ병증으ü 인한 경
우Õ는 ü험®을 É¯þ니ö.

@÷관성 ç산, 불È 및 인공Ú정A
한î표준질병·ì인분류상의 N96~N98Õ õ당Ý는 질병을 말þ니ö.   

   3. 피ü험×¬ È신, 출산(제왕절¼를 ÿýþ니ö), 산후기ü Úà한 경
우(O00 ~ O99)

   4. 선천기형, 변형 및 ýÉ체÷상(Q00 ~ Q99)
   5. 비만(E66)
   6. Öä®(N39.3, N39.4, R32)
   7. Þö 및 Ê장 또는 항문관련질환(K60~K62, K64)
   8. ÞÅ우ß증, ÞÅ 및 Þü질환 등의 Þü질환(K00 ~ K08)
f 제1항 및 제2항 ÷외Õ÷ Þì는 ö음 중 õ² 한 ¬É의 경우Õ 의Ýí 

ü험® É¯ìç¬ À생한 때Õ는 ü험®을 É¯ÝÉ Ï÷니ö.
   1. 건½검진(단, 검ì결ü ÷상 Í견Õ 따ÿ 건½검진센ñ 등ÕÝ À생한 

Úà은 ü상þ니ö), 예방Ù종, 인공ç산
   2. Ç양제, 비Ð민제, þ르몬 þí(ö만, î민건½ü험의 Ö양¯í 기준

Õ õ당Ý는 성øÛ증을 Þ료Ý기 위한 þ르몬 þí는 ü상þ니ö), 
ü신용 þþ, 친× ×인을 위한 진단, 불È검ì, 불ÈÚà, 불Èý원
à, üø생ßà(체내, 체외 인공Ú정을 ÿýþ니ö), 성장Î진ü 관련
된 Úà

   3. 단순한 피ü 또는 권Ü
   4. ü근깨, öº, 무º, ½º증, 딸기ß(üì비), Ø, º반(피ü험×의 ¬

É¸÷¬ ÜÅ인 경우 Öý상º반 등 선천성 비신생¼성º반(Q82.5)은 
ü상þ니ö), ìù귀, íü½, ùÖ현상으ü 인한 탈º 등 피부질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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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 À기부전(impotence)ㆍ불¼증, 단순 ß골음(Ú면무þø증(G47.3)은 
ü상þ니ö), Þ료를 동반ÝÉ Ï는 단순ÿ경(phimosis),<î민건½ü
험 Ö양¯í의 기준Õ 관한 규ß=제9ø 제1항([별표2]비¯í대상)Õ 
의한 Æ무 또는 ÿ상생활Õ É장÷ Ç는 검열반 등 Íü질환

   6. Å래Õ 열거된 î민건½ü험 비¯í 대상으ü 신체의 필Ú 기·¼선 
»É÷ Å닌 외º¼선 »É의 Þ료를 위한 Úà

      ¬. 쌍꺼풀Úà(÷중검Úà. ö만, Í검ÝÚ, Í검내반 등을 Þ료Ý기 
위한 Þ½¼선 »É의 ÷중검Úà은 ü상þ니ö), ß성형Úà(융
비à), ç방×대(ö만, ç방Ø 환×의 ç방재건à은 ü상þ니ö)ㆍÞ
Íà, É방øÉà, ü½살제거à 등

      .̧ ìÞ교정, Í와½증(양쪽 눈을 ¼싸ì 있는 뼈와 뼈 ì÷의 거
½¬ 넓은 증상)의 교정 등 Þ계 Úàü써 Þ½¼선 »É÷ Å
닌 외º¼선 »É의 Úà

      ö. Í경, 콘Ýú렌É 등을 대체Ý기 위한 Þ½교정à(î민건½ü험 
Ö양¯í 대상 Úà방½ 또는 Þ료재료¬ ì용되É Ï은 부분은 
Þ½교정àü 봅니ö)

      ÿ. 외º¼선 »É의 ö½정þ류 Úà

제6ø(û별þ관의 Í멸)
d 피ü험×¬ ü험기간 중Õ ìý한 경우Õ는 ÷ û별þ관은 Í멸되며,

<ü험료 및 õþ환¯® 산출방½Ý=ÕÝ 정Ý는 ¼Õ 따ÿ Þì¬ É
¾한 ìý당Þ ÷ û별þ관의 계þ×É¾æ 및 û경üü험료를 É¯þ니ö.

e 제1항의 계þ×É¾æ É¯ìç¬ À생한 경우 계þ×는 ü통þ관 제7ø
(ü험®의 청í) 제1항의 Ý류 중 계þ×É¾æ É¯ü 관련된 Ý류를 
제출Ýì 계þ×É¾æ을 청íÝíý þ니ö. 계þ×É¾æ의 É¯절ì
는 ü통þ관 제8ø(ü험®의 É¯절ì)의 규정을 따르며, É¯기ÿ의 ö
음 날부ñ É¯ÿ까É의 기간Õ 대한 ÷×의 계산은 ü험계þ대출÷율을 
연단위 ý½ü 계산þ니ö.

제7ø(준용규정)
÷ û별þ관ÕÝ 정ÝÉ Ï은 ì항은 ü통þ관을 따¾니ö.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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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5. 특정뇌혈관질환진단비(355간편¬È)ü장 특별약관

제1ø(ü험®의 É¯ìç)
d Þì는 ü험증권Õ 기재된 피ü험×¬ ÷ û별þ관의 ü험기간 중Õ<û

정뇌혈관질환=으ü 진단 ×정된 경우Õ는 최Í 1ÞÕ 한Ýí Å래Õ 정
한 ®æ을 û정뇌혈관질환진단비ü ü험Úø×Õ게 É¯þ니ö. 

í   분

지¯®æ

계약일로부터
90일 미만

계약일로부터
90일 이상 1년 미만

계약일로부터
1년 이상

û정뇌혈관질환
진단비

÷ û별þ관
ü험¬É®æ의 

10%

÷ û별þ관
ü험¬É®æ의 

50%

÷ û별þ관
ü험¬É®æ의 

100%
e 피ü험×¬ ìýÝì ý 후Õ û정뇌혈관질환으ü ìý한 ìä÷ ×인된 

경우Õ는 제1항의 û정뇌혈관질환진단비를 É¯þ니ö. ö만, 제5ø(û
별þ관의 Í멸) 제2항Õ 따ÿ ÷ û별þ관의 계þ×É¾æ 및 û경üü
험료를 É¯한 경우Õ는 û정뇌혈관질환진단비ÕÝ ÷û É¯된 계þ×
É¾æ 및 û경üü험료를 ì¼한 ®æ을 É¯þ니ö. 

제2ø(ü험® É¯Õ 관한 세부규정)
ü험Úø×와 Þì¬ 제1ø(ü험®의 É¯ìç)의 ü험® É¯ìçÕ 대õ 
þ의ÝÉ 못할 때는 ü험Úø×와 Þì¬ ý께 제3×를 정Ýì ý 제3×의 
의견Õ 따를 Ú 있÷니ö. 제3×는 의료½ 제3ø(의료기관)Õ 규정한 종þ
병원 ÍÎ 전문의 중Õ 정Ý며, ü험® É¯ìç 판정Õ ü는 의료비용은 
Þì¬ 전æ 부öþ니ö.

제3ø(û정뇌혈관질환의 정의 및 진단×정)
d ÷ û별þ관ÕÝ<û정뇌혈관질환=÷ÿ ý은 제8ì 한î표준질병･ì인

분류Õ 있õÝ<û정뇌혈관질환=으ü 분류되는 질병(@별표43A>û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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뇌혈관질환 분류표?참ø)을 말þ니ö.
e<û정뇌혈관질환=의 진단×정은 의료½ 제3ø(의료기관)제2항ÕÝ 정한 

î내의 병원, 의원 또는 î외의 의료관련½ÕÝ 정한 의료기관의 의ì
(Þü의ì 제외) 면허를 ¬진 ×Õ 의Ýí 내¼져ý Ý며, ÷ 진단은 병
½, 신경ÞÉ 검진ü ý께 뇌전산Ö단층촬Ç(brain CT scan), ×기공명
Ç상(MRI), 뇌혈관øÇà, 양전×방출단층à(PET), 단ÿ광×방출 전산Ö 
단층à(SPECT), 뇌ÝÚæ검ì 등을 기Íü Ýíý þ니ö. ýÿ  ̧ 피ü
험×¬ ìýÝí 상기Õ 의한 진단÷ ¬·ÝÉ Ï을 때Õ는 피ü험×¬
<뇌혈관질환=으ü 진단 또는 Þ료를 ¿ì 있É음을 증명할 만한 문Ý
Ö된 기ý 또는 증거¬ 있õý þ니ö.

제4ø(ü험®을 É¯ÝÉ Ï는 ìç)
÷ û별þ관의 ü험®을 É¯ÝÉ Ï은 ìç는 ü통þ관 제5ø(ü험®을 É
¯ÝÉ Ï는 ìç) 제1항을 따¾니ö.

제5ø(û별þ관의 Í멸)
d 제1ø(ü험®의 É¯ìç)ÕÝ 정한 û정뇌혈관질환진단비를 É¯한 경

우Õ는 ý 손õü상의 원인÷ 생긴 때부ñ ÷ û별þ관은 Í멸되며, ÷ 
û별þ관의 õþ환¯®을 É¯ÝÉ Ï÷니ö.

e 피ü험×¬ ü험기간 중Õ ìý한 경우Õ는 ÷ û별þ관은 Í멸되며,
<ü험료 및 õþ환¯® 산출방½Ý=ÕÝ 정Ý는 ¼Õ 따ÿ Þì¬ É
¾한 ìý당Þ ÷ û별þ관의 계þ×É¾æ 및 û경üü험료를 É¯þ니ö.

f 제2항의 계þ×É¾æ É¯ìç¬ À생한 경우 계þ×는 ü통þ관 제7ø
(ü험®의 청í) 제1항의 Ý류 중 계þ×É¾æ É¯ü 관련된 Ý류를 
제출Ýì 계þ×É¾æ을 청íÝíý þ니ö. 계þ×É¾æ의 É¯절ì
는 ü통þ관 제8ø(ü험®의 É¯절ì)의 규정을 따르며, É¯기ÿ의 ö
음 날부ñ É¯ÿ까É의 기간Õ 대한 ÷×의 계산은 ü험계þ대출÷율을 
연단위 ý½ü 계산þ니ö.

제6ø(준용규정)
÷ û별þ관ÕÝ 정ÝÉ Ï은 ì항은 ü통þ관을 따¾니ö.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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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6. 특정허혈성심장질환진단비(355간편¬È)ü장 특별약관

제1ø(ü험®의 É¯ìç)
d Þì는 ü험증권Õ 기재된 피ü험×¬ ÷ û별þ관의 ü험기간 중Õ<û

정허혈성î장질환=으ü 진단 ×정된 경우Õ는 최Í 1ÞÕ 한Ýí Å래
Õ 정한 ®æ을 û정허혈성î장질환진단비ü ü험Úø×Õ게 É¯þ니ö.

í   분

지¯®æ

계약일로부터
90일 미만

계약일로부터
90일 이상 1년 미만

계약일로부터
1년 이상

û정허혈성î장
질환진단비

÷ û별þ관
ü험¬É®æ의 

10%

÷ û별þ관
ü험¬É®æ의 

50%

÷ û별þ관
ü험¬É®æ의 

100%
e 피ü험×¬ ìýÝì ý 후Õ û정허혈성î장질환으ü ìý한 ìä÷ ×

인된 경우Õ는 제1항의 û정허혈성î장질환진단비를 É¯þ니ö. ö만, 
제5ø(û별þ관의 Í멸) 제2항Õ 따ÿ ÷ û별þ관의 계þ×É¾æ 및 
û경üü험료를 É¯한 경우Õ는 û정허혈성î장질환진단비ÕÝ ÷û É
¯된 계þ×É¾æ 및 û경üü험료를 ì¼한 ®æ을 É¯þ니ö. 

제2ø(ü험® É¯Õ 관한 세부규정)
ü험Úø×와 Þì¬ 제1ø(ü험®의 É¯ìç)의 ü험® É¯ìçÕ 대õ 
þ의ÝÉ 못할 때는 ü험Úø×와 Þì¬ ý께 제3×를 정Ýì ý 제3×의 
의견Õ 따를 Ú 있÷니ö. 제3×는 의료½ 제3ø(의료기관)Õ 규정한 종þ
병원 ÍÎ 전문의 중Õ 정Ý며, ü험® É¯ìç 판정Õ ü는 의료비용은 
Þì¬ 전æ 부öþ니ö.

제3ø(û정허혈성î장질환의 정의 및 진단×정)
d ÷ û별þ관ÕÝ<û정허혈성î장질환=÷ÿ ý은 제8ì 한î표준질병･ì

인분류Õ 있õÝ<û정허혈성î장질환=으ü 분류되는 질병(@별표42A
>û정허혈성î장질환 분류표?참ø)을 말þ니ö.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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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û정허혈성î장질환=의 진단×정은 의료½ 제3ø(의료기관)제2항ÕÝ 
정한 î내의 병원, 의원 또는 î외의 의료관련½ÕÝ 정한 의료기관의 
의ì(Þü의ì 제외) 면허를 ¬진 ×Õ 의Ýí 내¼져ý Ý며, ÷ 진단
은 병½ü ý께 î전÷, î장Í음파, 관상동þ(î장동þ)촬Çà, 혈æ중 
î장 효Í검ì 등을 기Íü Ýíý þ니ö. ýÿ  ̧피ü험×¬ ìýÝí 
상기 검ì방½을 진단의 기Íü 할 Ú Ç는 경우Õ는 ö음 þ의 õ² 
Ý¸Õ õ당Ý는 경우 진단×정÷ 있는 것으ü 볼 Ú 있÷니ö.

   1. ü험기간 중<û정허혈성î장질환=으ü 진단 또는 Þ료를 ¿ì 있É
음을 증명할 Ú 있는 문ÝÖ된 기ý 또는 증거¬ 있는 경우

   2. 부검¼정Ý상 ì인÷<û정허혈성î장질환=으ü ×정되거  ̧ Ý정되
는 경우 

제4ø(ü험®을 É¯ÝÉ Ï는 ìç)
÷ û별þ관의 ü험®을 É¯ÝÉ Ï은 ìç는 ü통þ관 제5ø(ü험®을 É
¯ÝÉ Ï는 ìç) 제1항을 따¾니ö.

제5ø(û별þ관의 Í멸)
d 제1ø(ü험®의 É¯ìç)ÕÝ 정한 û정허혈성î장질환진단비를 É¯한 

경우Õ는 ý 손õü상의 원인÷ 생긴 때부ñ ÷ û별þ관은 Í멸되며, 
÷ û별þ관의 õþ환¯®을 É¯ÝÉ Ï÷니ö.

e 피ü험×¬ ü험기간 중Õ ìý한 경우Õ는 ÷ û별þ관은 Í멸되며,
<ü험료 및 õþ환¯® 산출방½Ý=ÕÝ 정Ý는 ¼Õ 따ÿ Þì¬ É
¾한 ìý당Þ ÷ û별þ관의 계þ×É¾æ 및 û경üü험료를 É¯þ니ö.

f 제2항의 계þ×É¾æ É¯ìç¬ À생한 경우 계þ×는 ü통þ관 제7ø
(ü험®의 청í) 제1항의 Ý류 중 계þ×É¾æ É¯ü 관련된 Ý류를 
제출Ýì 계þ×É¾æ을 청íÝíý þ니ö. 계þ×É¾æ의 É¯절ì
는 ü통þ관 제8ø(ü험®의 É¯절ì)의 규정을 따르며, É¯기ÿ의 ö
음 날부ñ É¯ÿ까É의 기간Õ 대한 ÷×의 계산은 ü험계þ대출÷율을 
연단위 ý½ü 계산þ니ö.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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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ø(준용규정)
÷ û별þ관ÕÝ 정ÝÉ Ï은 ì항은 ü통þ관을 따¾니ö. 

2-57. 질병수술비(4대특정질병제외)(355간편¬È)ü장 특별약관

제1ø(ü험®의 É¯ìç)
d Þì는 ü험증권Õ 기재된 피ü험×¬ ÷ û별þ관의 ü험기간 중Õ 질

병(û정4대질병제외)으ü 진단×정되ì, ý 질병(û정4대질병제외)의 Þ
료를 ÊÙÉ인 »É으ü Úà을 ¿은 경우Õ는 Úà 1Þ당 Å래Õ 정한 
®æ을 질병Úà비(û정4대질병제외)ü ü험Úø×Õ게 É¯þ니ö.

í  분
지¯®æ

계약일로부터 1년 미만 계약일로부터 1년 이상

질병Úà비
(4대û정질병제외)

÷ û별þ관 
ü험¬É®æ의 50%

÷ û별þ관 
ü험¬É®æ의 100%

e 위1항의<û정4대질병=÷ÿ ý은 제8ì 한î표준질병･ì인분류Õ 있õ
Ý û정4대질병으ü 분류되는 질병(@별표44A>û정4대질병 분류표?
참ø)을 말þ니ö.

f 제1항Õ÷ 불íÝì ÿ눈 관련 질환Ā으ü 인한 À÷ÈÚà의 경우 Úà¼
Þÿ부ñ 60ÿ ÷내 2Þ ÷상의 Úà은 1Þ의 Úàü 간üÝ며, ÷후 
동ÿ한 기준을 É용þ니ö.

제2ø(ü험® É¯Õ 관한 세부규정)
d 동ÿ한 질병으ü 두 종류 ÷상의 질병Úà을 ¿거  ̧같은 종류의 Úà을 

2Þ ÷상 ¿은 경우Õ는 Ý¸의 질병Úà비만 É¯þ니ö. 질병 Úà을 
¿ì 365ÿ÷ 경ü한 후 동ÿ한 질병으ü Èü운 Úà을 ¿은 경우Õ는 
ö른 질병으ü 간üÝì 제1ø(ü험®의 É¯ìç)Õ 따ÿ ü험®을 É
¯þ니ö.

e ü험Úø×와 Þì¬ 제1ø(ü험®의 É¯ìç)의 ü험® É¯ìçÕ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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õ þ의ÝÉ 못할 때는 ü험Úø×와 Þì¬ ý께 제3×를 정Ýì ý 제
3×의 의견Õ 따를 Ú 있÷니ö. 제3×는 의료½ 제3ø(의료기관)Õ 규
정한 종þ병원 ÍÎ 전문의 중Õ 정Ý며, ü험® É¯ìç 판정Õ ü는 
의료비용은 Þì¬ 전æ 부öþ니ö.

제3ø(Úà의 정의와 장Í)
d ÷ û별þ관ÕÝ ÿÚàĀ÷ÿ ý은 병원 또는 의원의 의ì의 면허를 ¬진 

×(÷Ý ÿ의ìĀÿ þ니ö)Õ 의Ýí Þ료¬ 필ÖÝöì 인정된 경우üÝ 
의료기관ÕÝ 의ì의 관½ ÝÕ Þ료를 ÊÙÉ인 »É으ü 의료기í를 
ì용Ýí 생체(⽣Ü)Õ 절단(切斷, û정부위를 잘ÿ내는 것), 절제(切除, 
û정부위를 잘ÿ Çå는 것) 등의 øØ(操作)을 ¬Ý는 것을 말þ니ö.

e 제1항의 ÿÚàĀÕ는 ü건ýÉ부 산Ý 신의료기à평¬위원Þ(향후 제÷변
경ÞÕ는 동 위원Þ와 동ÿ한 기·을 ÚÞÝ는 기관)ü부ñ Í전성ü Þ
료효ü를 인정¿은 최신 Úà기½÷ ÿý½니ö.

@신의료기à평¬위원ÞA
의료½ 제54ø(신의료기à평¬위원Þ의 설Þ 등)Õ 의거 설Þ된 위원
ÞüÝ 신의료기àÕ 관한 최ì의 î의기í를 말þ니ö.   

f 제1항의 Úà은 ×Ý 등ÕÝ Þ료¬ 곤란Ýí 의료½ 제3ø(의료기관) 
제2항Õ 정한 î내의 병원, 의원 또는 î외의 의료관련½ÕÝ 정한 의료
기관ÕÝ Þ한 것Õ 한þ니ö.

g 제1항Õ÷ 불íÝì 눈 관련 질환의 경우 À÷È(Laser)Õ 의한 Úà을 
ÿýþ니ö. ö만, ö래끼 및 콩ö래끼ü 인한 Úà 및 선천성질병으ü 
인한 Úà의 경우는 제외þ니ö.

h 제1항의 ÚàÕÝ Å래  þ의 ì항은 제외þ니ö.
   1. ø인(吸引, üì기 등으ü 빨Åø÷는 것)
   2. 천×(穿刺, ¼늘 또는 관을 꽂Å 체æㆍøÊ을 뽑Å내거  ̧ þ¼을 ü

ÉÝ는 것)등의 øÞ
   3. 신경(神經) ì단(NERVE BLOCK)
   4. û용성형 »É의 Ú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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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 피È(避妊) »É의 Úà
   6. 검ì 및 진단을 위한 Úà(생검(生檢), ý½경검ì(ú腔鏡檢査) 등)
   7. 기Ð Úà의 정의Õ õ당ÝÉ Ï는 Þà

@기Ð Úà의 정의Õ õ당ÝÉ Ï는 Þà(예Þ)A
 - 절¼, ¼농 또는 ÷관ýÉà
 - ÝÉ정þ류 관련 ìü파/À÷È정þ폐쇄à
 - IPL(Intense Pulsed Light) : Å÷피엘 À÷È Þà
 - Ý간판 관련 경ú외 신경ì단à, ìü파 열Þ료à
 - Þ, ÞÚ, Þ은, Þ근, Þø골의 ÜÞ
 - 기Ð ÷와 çì한 Þà
 ※ 본 Þàø은 Úà의 정의Õ õ당ÝÉ Ï는 Þà의 예Þü, 예ÞÕ 

기재되õ 있É Ïö Ý더ÿ÷ Úà의 정의Õ õ당ÝÉ Ï는 경우 
ü상되É Ï÷니ö.

  

    
제4ø(ü험®을 É¯ÝÉ Ï는 ìç)
d Þì는 ü통þ관 제5ø(ü험®을 É¯ÝÉ Ï는 ìç) 제1항ÕÝ 정한 

ìçü ü험® É¯ìç¬ À생한 때Õ는 ü험®을 É¯ÝÉ Ï÷니ö.
e 제1항 ÷외Õ÷ Þì는 제8ì 한î표준질병ì인분류Õ 있õÝ ö음 중 

õ² 한 ¬É ìçÕ 의Ýí ü험® É¯ìç¬ À생한 때Õ는 ü험®을 
É¯ÝÉ Ï÷니ö.

   1. 정신 및 Þ동장å(F04 ~ F99)
   2. í성생ß기의 비ý증성 장åü 인한 ÷관성 ç산, 불È 및 인공Ú정

관련 þ병증(N96 ~ N98). ýÿ ,̧ ü장¼Þÿü부ñ 2년÷ É난 후
Õ À생한 ÷관성 ç산, 불È 및 인공Ú정 관련 þ병증으ü 인한 경
우Õ는 ü험®을 É¯þ니ö.

@÷관성 ç산, 불È 및 인공Ú정A
한î표준질병·ì인분류상의 N96~N98Õ õ당Ý는 질병을 말þ니ö.   

   3. 피ü험×¬ È신, 출산(제왕절¼를 ÿýþ니ö), 산후기ü Úà한 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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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O00 ~ O99)
   4. 선천기형, 변형 및 ýÉ체÷상(Q00 ~ Q99)
   5. 비만(E66)
   6. Öä®(N39.3, N39.4, R32)
   7. Þö 및 Ê장 또는 항문관련질환(K60~K62, K64)
   8. ÞÅ우ß증, ÞÅ 및 Þü질환 등의 Þü질환(K00 ~ K08)
   9. û정4대질병 분류표(@별표44A>û정4대질병 분류표?참ø)ÕÝ 정

한 ½내장, 대장용종, 후û정질환 및 û정피부질환
f 제1항 및 제2항 ÷외Õ÷ Þì는 ö음 중 õ² 한 ¬É의 경우Õ 의Ýí 

ü험® É¯ìç¬ À생한 때Õ는 ü험®을 É¯ÝÉ Ï÷니ö.
   1. 건½검진(단, 검ì결ü ÷상 Í견Õ 따ÿ 건½검진센ñ 등ÕÝ À생한 

Úà은 ü상þ니ö), 예방Ù종, 인공ç산
   2. Ç양제, 비Ð민제, þ르몬 þí(ö만, î민건½ü험의 Ö양¯í 기준

Õ õ당Ý는 성øÛ증을 Þ료Ý기 위한 þ르몬 þí는 ü상þ니ö), 
ü신용 þþ, 친× ×인을 위한 진단, 불È검ì, 불ÈÚà, 불Èý원
à, üø생ßà(체내, 체외 인공Ú정을 ÿýþ니ö), 성장Î진ü 관련
된 Úà

   3. 단순한 피ü 또는 권Ü
   4. ü근깨, öº, 무º, ½º증, 딸기ß(üì비), Ø, º반(피ü험×의 ¬

É¸÷¬ ÜÅ인 경우 Öý상º반 등 선천성 비신생¼성º반(Q82.5)은 
ü상þ니ö), ìù귀, íü½, ùÖ현상으ü 인한 탈º 등 피부질환

   5. À기부전(impotence)ㆍ불¼증, 단순 ß골음(Ú면무þø증(G47.3)은 
ü상þ니ö), Þ료를 동반ÝÉ Ï는 단순ÿ경(phimosis),<î민건½ü
험 Ö양¯í의 기준Õ 관한 규ß=제9ø 제1항([별표2]비¯í대상)Õ 
의한 Æ무 또는 ÿ상생활Õ É장÷ Ç는 검열반 등 Íü질환

   6. Å래Õ 열거된 î민건½ü험 비¯í 대상으ü 신체의 필Ú 기·¼선 
»É÷ Å닌 외º¼선 »É의 Þ료를 위한 Úà

      ¬. 쌍꺼풀Úà(÷중검Úà. ö만, Í검ÝÚ, Í검내반 등을 Þ료Ý기 
위한 Þ½¼선 »É의 ÷중검Úà은 ü상þ니ö), ß성형Úà(융
비à), ç방×대(ö만, ç방Ø 환×의 ç방재건à은 ü상þ니ö)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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ÞÍà, É방øÉà, ü½살제거à 등
      .̧ ìÞ교정, Í와½증(양쪽 눈을 ¼싸ì 있는 뼈와 뼈 ì÷의 거

½¬ 넓은 증상)의 교정 등 Þ계 Úàü써 Þ½¼선 »É÷ Å
닌 외º¼선 »É의 Úà

      ö. Í경, 콘Ýú렌É 등을 대체Ý기 위한 Þ½교정à(î민건½ü험 
Ö양¯í 대상 Úà방½ 또는 Þ료재료¬ ì용되É Ï은 부분은 
Þ½교정àü 봅니ö)

      ÿ. 외º¼선 »É의 ö½정þ류 Úà

제5ø(û별þ관의 Í멸)
d 피ü험×¬ ü험기간 중Õ ìý한 경우Õ는 ÷ û별þ관은 Í멸되며,

<ü험료 및 õþ환¯® 산출방½Ý=ÕÝ 정Ý는 ¼Õ 따ÿ Þì¬ É
¾한 ìý당Þ ÷ û별þ관의 계þ×É¾æ 및 û경üü험료를 É¯þ니ö.

e 제1항의 계þ×É¾æ É¯ìç¬ À생한 경우 계þ×는 ü통þ관 제7ø
(ü험®의 청í) 제1항의 Ý류 중 계þ×É¾æ É¯ü 관련된 Ý류를 
제출Ýì 계þ×É¾æ을 청íÝíý þ니ö. 계þ×É¾æ의 É¯절ì
는 ü통þ관 제8ø(ü험®의 É¯절ì)의 규정을 따르며, É¯기ÿ의 ö
음 날부ñ É¯ÿ까É의 기간Õ 대한 ÷×의 계산은 ü험계þ대출÷율을 
연단위 ý½ü 계산þ니ö.

제6ø(준용규정)
÷ û별þ관ÕÝ 정ÝÉ Ï은 ì항은 ü통þ관을 따¾니ö.

2-58. 중증½상선암진단비(355간편¬È)ü장 특별약관 

제1ø(ü험®의 É¯ìç)
d Þì는 ü험증권Õ 기재된 피ü험×¬ ÷ û별þ관의 ü험기간 중Õ 제2

항ÕÝ 정한 ü장¼Þÿ ÷후Õ<중증½상선Ø=으ü 진단 ×정된 경우
Õ는 최Í 1ÞÕ 한Ýí Å래Õ 정한 ®æ을 중증½상선Ø진단비ü ü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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Úø×Õ게 É¯þ니ö. 

í  분
지¯®æ

계약일로부터 1년 미만 계약일로부터 1년 이상

중증½상선Ø진단비 ÷ û별þ관 
ü험¬É®æ의 50%

÷ û별þ관 
ü험¬É®æ의 100%

e 제1항의<ü장¼Þÿ=은 ÷ û별þ관의 ü험계þÿ(÷Ý<ü험계þÿ=
÷ÿ þ니ö)부ñ ý 날을 ÿýÝí 90ÿ÷ É난 날의 ö음날ü þ니ö. ÷ 
경우 ü험계þÿ은 ÷ û별þ관의 제1Þ ü험료를 ¿은 날을 말þ니ö.

@중증½상선Ø진단비 ü장¼Þÿ [예Þ]A
 <<중증½상선암=>

90ÿ ü장 제외 ü험¬É®æ의 100%ü험¬É®æ의 50%
±   ±   ±

최Í계þÿ
(2024년 4월 10ÿ)

<Ø=ü장 ¼Þÿ
(2024년 7월 9ÿ)

1년 경üÞØ
(2025년 4월 10ÿ)

f 피ü험×¬ ü장¼Þÿ ÷후Õ ìýÝì ý 후Õ 중증½상선Ø으ü ìý
한 ìä÷ ×인된 경우Õ는 제1항의 중증½상선Ø진단비를 É¯þ니ö. 
ö만, 제7ø(û별þ관의 Í멸) 제2항Õ 따ÿ ÷ û별þ관의 계þ×É¾
æ 및 û경üü험료를 É¯한 경우Õ는 중증½상선Ø진단비ÕÝ ÷û É
¯된 계þ×É¾æ 및 û경üü험료를 ì¼한 ®æ을 É¯þ니ö. 

제2ø(ü험® É¯Õ 관한 세부규정)
ü험Úø×와 Þì¬ 제1ø(ü험®의 É¯ìç)의 ü험® É¯ìçÕ 대õ 
þ의ÝÉ 못할 때는 ü험Úø×와 Þì¬ ý께 제3×를 정Ýì ý 제3×의 
의견Õ 따를 Ú 있÷니ö. 제3×는 의료½ 제3ø(의료기관)Õ 규정한 종þ
병원 ÍÎ 전문의 중Õ 정Ý며, ü험® É¯ìç 판정Õ ü는 의료비용은 
Þì¬ 전æ 부öþ니ö.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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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ø(중증½상선Ø의 정의 및 진단×정)
d ÷ û별þ관ÕÝ<½상선Ø=÷ÿ ý은 제8ì 한î표준질병･ì인분류 중 

분류번þ C73(½상선의 Æ성신생¼)ü 분류되는 질병을 말þ니ö.
e ÷ û별þ관ÕÝ<중증½상선Ø=÷ÿ ý은 위 제1항의 ½상선Ø 중ÕÝ 

<½상선 Ú질Ø(Medullary Thyroid Cancer)=또는<½상선 î형성Ø 
(û분ÖØ, Anaplastic Thyroid Cancer)=Õ õ당Ý는 질병을 말þ니ö.

f 위 2항의 ÿ중증½상선ØĀÕ 대한 진단은 원À부위(최Í À생한 부위)를 
기준으ü 진단 ×정된 경우Õ 한þ니ö.

@예ÞA
û정Ø(원À부위¬ 중증½상선Ø÷ Å닌 Ø)으ü Ø진단비ÕÝ ü장을 
¿은 후 û정Ø÷ 중증½상선Ø으ü 전÷되Éö면 중증½상선Ø진단
비는 É¯되É Ï÷니ö. Ê, 중증½상선Ø으ü 중증½상선Ø진단비Õ
Ý ü장을 ¿으¼면 중증½상선Ø은 전÷Ø÷ Å닌 원ÀØ÷õý þ
니ö.   

g<중증½상선Ø=의 진단×정은 병½ 또는 진단검ì의Þ의 전문의×증
을 ¬진 ×Õ 의Ýí 내¼져ý Ý며, ÷ 진단은 øÊ(fixed tissue)검ì, 
û세¼늘ø인검ì(fine needle aspiration) 또는 혈æ(hemic system)검ì
Õ 대한 현û경 Í견을 기Íü Ýíý þ니ö. ÷ 경우<중증½상선Ø=
의 진단×정 ÞØ은 상기 검ìÕ 의한 결üüì ÞØ으ü þ니ö. ýÿ

 ̧ 상기Õ 의한 진단÷ ¬·ÝÉ Ï을 때Õ는 피ü험×¬<중증½상선
Ø=으ü 진단 또는 Þ료를 ¿ì 있음을 증명할 만한 문ÝÖ된 기ý 또
는 증거¬ 있õý þ니ö.

@상기Õ 의한 진단÷ ¬·ÝÉ Ï을 때 [예Þ]A
· 피ü험×¬ øÊ검ì 등 병½ÞÉ 검ì를 ¿을 íçÇ÷ ¯Î한 병

증 ÆÖü ìý한 경우
· 종양의 À생부위 및 피ü험×의 신체상Ü 등의 ÷çü øÊ을 Ý출

Ý는 경우 생명의 위험을 Í래할 Ú 있õ 병½ÞÉ 검ì를 ÞÞ할 
Ú Ç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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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ø(û별þ관의 무효)
ö음 중 한 ¬ÉÕ õ당Ý는 경우Õ는 ÷ û별þ관을 무효ü Ý며 ÷û ¹
É한 ü험료를 돌¼ü¾니ö. ö만, Þì의 ì의 또는 üäü ÷ û별þ관÷ 
무효ü 된 경우와 Þì¬ 승¹ 전Õ 무효È을 알Ý거  ̧ 알 Ú 있É음Õ÷ 
ü험료를 반환ÝÉ Ï은 경우Õ는 ü험료를 ¹É한 날의 ö음날부ñ 반환ÿ
까É의 기간Õ 대Ýí Þì는 ÷ 계þ의 ü험계þ대출 ÷율을 연단위 ý½
ü 계산한 ®æ을 더Ýí 돌¼ ü¾니ö.
 1. 피ü험×¬ ü험계þÿü부ñ 제1ø(ü험®의 É¯ìç) 제2항ÕÝ 정

한 ü장¼Þÿ의 전ÿ ÷전Õ<중증½상선Ø=으ü 진단×정 되는 경우
 2. 계þ을 체결할 때 계þÕÝ 정한 피ü험×의 ¸÷Õ û달되É거  ̧Íü

되É을 경우. ö만, Þì¬ ¸÷의 íæ를 À견ÝÆ을 때 ÷û 계þ¸÷
Õ ÷달한 경우Õ는 ç효한 계þ으ü 봅니ö.

제5ø(ü험료의 ¹É을 연체Ýí õÉ된 계þ의 부활(효½Þý))
부활(효½Þý)되는 ÷ û별þ관의 ü장¼Þ는 ü통þ관 제28ø(ü험료의 
¹É을 연체Ýí õÉ된 계þ의 부활(효½Þý))를 따¾니ö. ÷ 경우 부활
(효½Þý)ÿ을 계þÿü Ýí 제1ø(ü험®의 É¯ìç) 제2항의 ü장¼Þ
ÿ을 É용þ니ö.

제6ø(ü험®을 É¯ÝÉ Ï는 ìç)
÷ û별þ관의 ü험®을 É¯ÝÉ Ï은 ìç는 ü통þ관 제5ø(ü험®을 É
¯ÝÉ Ï는 ìç) 제1항을 따¾니ö.

제7ø(û별þ관의 Í멸)
d 제1ø(ü험®의 É¯ìç)ÕÝ 정한 중증½상선Ø진단비를 É¯한 경우

Õ는 ý 손õü상의 원인÷ 생긴 때부ñ ÷ û별þ관은 Í멸되며, ÷ û
별þ관의 õþ환¯®을 É¯ÝÉ Ï÷니ö.

e 피ü험×의 ìý으ü 인Ýí ÷ û별þ관ÕÝ 규정Ý는 ü험® É¯ìç
¬ 더 ÷상 À생할 Ú Ç는 경우Õ는 ÷ û별þ관은 ý 때부ñ 효½÷ 
Ç으며, ÷ 경우 Þì는<ü험료 및 õþ환¯® 산출방½Ý=ÕÝ 정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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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¼Õ 따ÿ Þì¬ É¾한 ìý당Þ ÷ û별þ관의 계þ×É¾æ 및 
û경üü험료를 É¯þ니ö.

f 제2항의 계þ×É¾æ É¯ìç¬ À생한 경우 계þ×는 ü통þ관 제7ø
(ü험®의 청í) 제1항의 Ý류 중 계þ×É¾æ É¯ü 관련된 Ý류를 
제출Ýì 계þ×É¾æ을 청íÝíý þ니ö. 계þ×É¾æ의 É¯절ì
는 ü통þ관 제8ø(ü험®의 É¯절ì)의 규정을 따르며, É¯기ÿ의 ö
음 날부ñ É¯ÿ까É의 기간Õ 대한 ÷×의 계산은 ü험계þ대출÷율을 
연단위 ý½ü 계산þ니ö.

제8ø(준용규정)
÷ û별þ관ÕÝ 정ÝÉ Ï은 ì항은 ü통þ관을 따¾니ö. 

2-59. 간병인사용질병È원일당(1일÷상180일한÷)(요양병원제외)
(355간편¬È)ü장 특별약관

제1ø(ü험®의 É¯ìç)
d Þì는 피ü험×¬ ÷ û별þ관의 ü험기간 중Õ 진단×정된 질병으ü 

Ö양병원을 제외한 병원 또는 의원(한방병원 또는 한의원을 ÿýþ니ö)
Õ É원Ýí Þ료를 ¿으며 제5ø(간병인의 정의)ÕÝ 정한 간병인을 ì
용한 경우Õ는 ì용한 날Õ 대Ýí 1ÿ당 Å래Õ 정한 ®æ을 간병인ì
용질병É원ÿ당(1ÿ÷상180ÿ한÷)(Ö양병원제외)으ü ü험Úø×Õ게 É
¯þ니ö.

í  분 지¯®æ

간병인 ì용®æ÷ 1ÿ당 7만원 
÷상인 경우 ÷ û별þ관 ü험¬É®æ의 100%

간병인 ì용®æ÷ 1ÿ당 7만원 
û만인 경우 ÷ û별þ관 ü험¬É®æ의 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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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 제1항의 간병인ì용질병É원ÿ당(1ÿ÷상180ÿ한÷)(Ö양병원제외)의 É
¯ÿÚ는 1Þ É원당 180ÿ을 한÷ü þ니ö.

제2ø(ü험® É¯Õ 관한 세부규정)
d 제1ø(ü험®의 É¯ìç) 제1항의 É¯기준은 연ÎÉ인 간병인 ì용ÿ

ùö 총 ì용®æ을 총 ì용ÿÚü ¸눈 ®æ으ü 판단þ니ö. 간병인 
ì용ÿ의 연Îí부 판단은 날짜를 기준으ü Ý며, 간병 ì용 ÞØÿ×와 
간병 ì용 종료ÿ× ì÷Õ 간병인을 ì용ÝÉ Ï은 날짜¬ Ç는 경우Õ 
간병인 ì용ÿ÷ 연Î된 것으ü 봅니ö. ÷때 간병인을 ì용한 Þ간÷ 
연ÎÉ÷É Ï더ÿ÷ 간병인을 ì용한 날짜¬ 연Î된 경우 간병인 ì용
은 연Î된 것으ü 봅니ö.

@É¯®æ 예ÞA
▪ ü험¬É®æ : 2만원
▪ É원기간 : 2024년 5월 1ÿ ~ 2024년 5월 30ÿ (30ÿ)
▪ 간병인 ì용ÿ 및 ì용®æ
  1. 2024년 5월 12ÿ ~ 5월 17ÿ : 총 ì용ÿÚ 6ÿ, 총 ì용®æ 

66만원, 1ÿ당 평균 7만원 ÷상Õ õ당
     ² 2만원 × 6ÿ = 12만원 É¯
  2. 2024년 5월 21ÿ ~ 5월 25ÿ æ전, 5월 25ÿ æ후, 5월 26ÿ 

æ후 ~ 5월 28ÿ : 총 ì용ÿÚ 8ÿ, 총 ì용®æ 48만원, 
1ÿ당 평균 7만원 û만Õ õ당

     ² 1만원 × 8ÿ = 8만원 É¯
▪ 간병인ì용 질병É원ÿ당(1ÿ÷상180ÿ한÷)(Ö양병원제외) 

É¯®æ : 간병인 ì용ÿÚ 14ÿ, ü험® 12만원 + 8만원 = 
20만원 É¯

  

e 동ÿ한 질병의 Þ료를 »É으ü 2Þ ÷상 É원한 경우 ÷를 1Þ É원으
ü üÅ 제1ø(ü험®의 É¯ìç)를 É용þ니ö. ýÿ  ̧ 동ÿ한 질병Õ 
대한 É원÷ÿ÷ 간병인ì용 질병É원ÿ당(1ÿ÷상180ÿ한÷)(Ö양병원
제외)÷ É¯된 최종É원의 최종 간병인 ì용ÿ부ñ 180ÿ÷ 경üÝí 
¼Þ한 É원은 Èü운 É원으ü 봅니ö. ö만, Å래와 같÷ 간병인ì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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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병É원ÿ당÷ É¯된 최종 간병인 ì용ÿ부ñ 180ÿ÷ 경üÝ÷ý 퇴
원Ç÷ 계Î É원중인 경우Õ는 간병인ì용 질병É원ÿ당(1ÿ÷상180ÿ
한÷)(Ö양병원제외)÷ É¯된 최종 간병인 ì용ÿ의 ý ö음날을 퇴원
ÿü 봅니ö.

@ 예Þ A
최ÍÉ원Þ
최Í간병인 ì용ÿ

간병인ì용 질병É원ÿ당÷ 
É¯된 최종 간병인 ì용ÿ

 
ü장재¼

 퇴원Ç÷ 계ÎÉ원
ü장

(180ÿ)
ü장제외
(180ÿ)

ü장
(180ÿ)

f 피ü험×¬ ü장¼Þÿ ÷후 É원Ýí Þ료를 ¿던 중 ü험기간÷ 끝¼
을 때Õ÷ 퇴원Ý기 전까É의 계Î 중인 É원Õ 대Ýí는 제1ø(ü험®
의 É¯ìç)Õ 따ÿ 계Î ü장þ니ö.

g 피ü험×¬ 병원(단, Ö양병원 제외) 또는 의원을 ÷전Ýí É원한 경우
Õ÷ 동ÿ한 질병의 Þ료를 »É으ü 2Þ ÷상 É원한 경우Õ는 계ÎÝ
í É원한 것으ü üÅ 제1ø(ü험®의 É¯ìç)를 É용þ니ö. 

h 피ü험×¬ 정당한 ÷ç Ç÷ É원기간 중 의ì의 ÉÞ를 따르É Ï은 
때Õ는 Þì는 간병인ì용 질병É원ÿ당(1ÿ÷상180ÿ한÷)(Ö양병원제
외)의 전부 또는 ÿ부를 É¯ÝÉ Ï÷니ö.

i 제1ø(ü험®의 É¯ìç)ÕÝ É¯ÿÚ는 간병인을 ä제 ì용한 날Õ 
대Ýí ì용ÿ을 þ산Ýí É용Ý며, ì용ÝÉ Ï은 ÿÚÕ 대õÝ는 ü
험®을 É¯ÝÉ Ï÷니ö.

j ü험Úø×와 Þì¬ 제1ø(ü험®의 É¯ìç)의 ü험® É¯ìçÕ 대
õ þ의ÝÉ 못할 때는 ü험Úø×와 Þì¬ ý께 제3×를 정Ýì ý 제
3×의 의견Õ 따를 Ú 있÷니ö. 제3×는 의료½ 제3ø(의료기관)Õ 규
정한 종þ병원 ÍÎ 전문의 중Õ 정Ý며, ü험® É¯ìç 판정Õ ü는 
의료비용은 Þì¬ 전æ 부öþ니ö.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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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ø(ü험®을 É¯ÝÉ Ï는 ìç)
d Þì는 ü통þ관 제5ø(ü험®을 É¯ÝÉ Ï는 ìç) 제1항의 ìçÕ 

의Ýí ü험® É¯ìç¬ À생한 때Õ는 ü험®을 É¯ÝÉ Ï÷니ö. 
e 제1항 ÷외Õ÷ Þì는 ö음 중 õ² 한¬É의 경우Õ 의Ýí ü험® É

¯ìç¬ À생한 때Õ는 ü험®을 É¯ÝÉ Ï÷니ö.
1. 피ü험×의 Þý를 제외한 정신É 기·장õ, 선천성 뇌질환 및 î신

상ä
2. 성병
3. 알콜중ø, ÷관성 þ품 또는 환제의 ý용 및 ì용
4. 질병을 원인으ü ÝÉ Ï는 신체검ì, 예방Ù종, 인공ç산, 불ÈÞà, 

제왕절¼Úà
5. 피ü, 권Ü, î신허þ 등을 Þ료Ý기 위한 Í정Þ료
6. 위생관½, ûº를 위한 성형Úà
7. 정상분만, Þü질환

f 의료½ 제4ø의2(간þ·간병통þÝ비스 제공 등)ÕÝ 정Ý는 간þ·간병통
þÝ비스를 제공¿는 경우Õ는 제1ø(ü험®의 É¯ìç)의 간병인ì용 
질병É원ÿ당(1ÿ÷상180ÿ한÷)(Ö양병원제외)은 É¯ÝÉ Ï÷니ö.

제4ø(É원의 정의와 장Í)
÷ û별þ관ÕÝ<É원=÷ÿ ý은 병원 또는 의원 등의 의ì, Þü의ì 또
는 한의ì의 면허를 ¬진 ×(÷Ý<의ì=ÿ þ니ö)Õ 의Ýí Þ료¬ 필Ö
Ýöì 인정된 경우üÝ, ×Ý 등ÕÝ의 Þ료¬ 곤란Ýí 의료½ 제3ø(의
료기관) 제2항Õ 정한 î내의 병원, 의원 또는 î외의 의료관련½ÕÝ 정한 
의료기관Õ ÉäÝí 의ì의 관½ÝÕ Þ료Õ 전념Ý는 것을 말þ니ö.

@의료½ 제3ø(의료기관)A
e 의료기관은 ö음  þ와 같÷ í분한ö.
  1. 의원  ̄의료기관 : 의원, Þü의원, 한의원
  2. ø산원
  3. 병원  ̄ 의료기관 : 병원, Þü병원, 한방병원, Ö양병원, 정신병원, 

종þ병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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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ø(간병인의 정의)
d ÷ û별þ관Õ 있õÝ<간병인=÷ÿ ý은<간병Ý비스=를 제공Ý는 활

동을 Ý는 ×üÝ 의료½ 제3ø(의료기관)Õ ÍÎ되õ ¯í를 ¿는 ×, 
ìÆ× 등ý된 Æ체Õ ÍÎ되õ ¯í를 ¿는 × 또는 ìÆ×를 등ý한 
×Õ 한þ니ö.

e 제1항의 ìÆ×는 간병 관련 Æ종Õ õ당되õý Ý며, î세청 Æ종ßü 
기준 <¼인간병 및 çì Ý비스Æ= 또는 <¼인간병인= 등으ü 등ý되õ 
있õý þ니ö.

f 제1항ÕÝ<간병Ý비스=ÿ ý은 간병인÷ 피ü험×¬ 병원 또는 의원Õ 
É원ÝÆ을 경우 피ü험×를 위Ýí 신체활동 É원, 정ÝÉ원, 환경관½, 
Í전관½, 활동관½ 등을 제공Ý는 것을 말Ý며, 의료½ 제4ø의2(간þ·
간병통þÝ비스 제공 등)ÕÝ 정Ý는 간þ·간병통þÝ비스는 제외þ니ö.

@간병인의 üÖÆ무 예ÞA
î대 높¾÷ ø정, Ö장ä 부Þ, 체위 변경, 휠체õ를 ÷용한 환× ÷
동, 기È귀 교환, 피위생관½, ßìüø, 휴ß 돕기, 변기ì용 üø 등   

  
제6ø(ü험®의 청í)
d ü험Úø×는 ö음의 Ý류를 제출Ýì ü험®을 청íÝíý þ니ö.

1. 청íÝ(Þì 양ß)
2. ìì증명Ý(진단Ý, 진료비계산Ý, É원Þ료×인Ý, 의ìÜ방전(Ü방ø

제비) 등의 ìì증명Ý는 의료½ 제3ø(의료기관)ÕÝ 규정한 î내의 
병원÷  ̧ 의원 또는 î외의 의료관련½ÕÝ 정한 의료기관ÕÝ À¯
한 것÷õý ý)

3. 신분증(ü민등ý증÷  ̧ 운전면허증 등 본인È을 ×인할 Ú 있는 ì진
÷ 붙은 정부기관ÕÝ ÀÞ한 신분증, 본인÷ Å닌 경우Õ는 본인의 
인¼증명Ý 또는 본인Ý명ìä×인Ý ÿý)

4. ý ¾Õ ü험Úø×¬ ü험®의 ÚÁÕ 필ÖÝí 제출Ý는 Ý류
e 제5ø(간병인의 정의)ÕÝ 정한 간병인을 ì용한 경우, ü험Úø×는 Å

래의 Ý류를 Ý¬ü 제출õý þ니ö.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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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간병인 ì용 기간 및 ®æ÷ 기재된 ÇÚ증(ìÆ×등ý된 Æ체¬ À
Þ한 ÇÚ증으ü, ìÆ×등ý번þ를 ÿýÝíý Ý며, 간÷ÇÚ증을 
제외한 카ü전표 또는 î세청Õ 통ü된 현®ÇÚ증÷õý þ니ö.) 
ö만, õ당 Ý류의 제출÷ 불¬·한 경우Õ는 간÷ÇÚ증ü 거래방½
을 Ý¬ü ×인할 Ú 있는 Ý류(계좌÷체내î 등) 및 피ü험×¬ ä
제ü ç상으ü 간병인을 ì용Ý음을 ×인할 Ú 있는 ìÆ×등ý된 Æ
체의 증빙Ý류 등으ü 갈음할 Ú 있÷니ö.

   2. 간병인 또는 ý ÍÎ Æ체의 ìÆ×등ý증 및 î세청 Æ종ßü를 ×
인할 Ú 있는 Ý류(ìÆ×의 Ê인 또는 Ý명÷ ö¬있õý þ니ö)

f Þì는 ä제 간병인 ì용í부 ×인÷ 필Ö한 경우 계þ×, 피ü험× 또
는 ü험Úø×Õ게 간병인, 병원 종ì× 등의 ìä관계 ×인 또는 Ý¬
É인 증빙Ý류 제출을 Ö청할 Ú 있÷니ö.

제7ø(û별þ관의 Í멸)
d 피ü험×¬ ìý한 경우Õ는 ÷ û별þ관은 ý 때부ñ 효½÷ Ç으며, 

÷ 경우 Þì는<ü험료 및 õþ환¯® 산출방½Ý=ÕÝ 정Ý는 ¼Õ 
따ÿ Þì¬ É¾한 ìý당Þ ÷ û별þ관의 계þ×É¾æ 및 û경üü
험료를 É¯þ니ö.

e 제1항의 계þ×É¾æ É¯ìç¬ À생한 경우 계þ×는 ü통þ관 제7ø
(ü험®의 청í) 제1항의 Ý류 중 계þ×É¾æ É¯ü 관련된 Ý류를 
제출Ýì 계þ×É¾æ을 청íÝíý þ니ö. 계þ×É¾æ의 É¯절ì
는 ü통þ관 제8ø(ü험®의 É¯절ì)의 규정을 따르며, É¯기ÿ의 ö
음 날부ñ É¯ÿ까É의 기간Õ 대한 ÷×의 계산은 ü험계þ대출÷율을 
연단위 ý½ü 계산þ니ö.

제8ø(준용규정)
÷ û별þ관ÕÝ 정ÝÉ Ï은 ì항은 ü통þ관을 따¾니ö.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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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0. 간병인사용 질병È원일당(1일÷상180일한÷)(요양병원)
(355간편¬È)ü장 특별약관

제1ø(ü험®의 É¯ìç)
d Þì는 피ü험×¬ ÷ û별þ관의 ü험기간 중Õ 진단×정된 질병으ü 

Ö양병원Õ É원Ýí Þ료를 ¿으며 제5ø(간병인의 정의)ÕÝ 정한 간
병인을 ì용한 경우Õ는 ì용한 날Õ 대Ýí 1ÿ당 ÷ û별þ관의 ü험
¬É®æ을 간병인ì용 질병É원ÿ당(1ÿ÷상180ÿ한÷)(Ö양병원)으ü 
ü험Úø×Õ게 É¯þ니ö.

e 제1항의 간병인ì용 질병É원ÿ당(1ÿ÷상180ÿ한÷)(Ö양병원)의 É¯
ÿÚ는 1Þ É원당 180ÿ을 한÷ü þ니ö.

제2ø(ü험® É¯Õ 관한 세부규정)
d 동ÿ한 질병의 Þ료를 »É으ü 2Þ ÷상 É원한 경우 ÷를 1Þ É원으

ü üÅ 제1ø(ü험®의 É¯ìç)를 É용þ니ö. ýÿ  ̧ 동ÿ한 질병Õ 
대한 É원÷ÿ÷ 간병인ì용 질병É원ÿ당(1ÿ÷상180ÿ한÷)÷ É¯된 
최종É원의 최종 간병인 ì용ÿ부ñ 180ÿ÷ 경üÝí ¼Þ한 É원은 
Èü운 É원으ü 봅니ö. ö만, Å래와 같÷ 간병인ì용 질병É원ÿ당÷ 
É¯된 최종 간병인 ì용ÿ부ñ 180ÿ÷ 경üÝ÷ý 퇴원Ç÷ 계Î É
원중인 경우Õ는 간병인ì용 질병É원ÿ당(1ÿ÷상180ÿ한÷)÷ É¯된 
최종 간병인 ì용ÿ의 ý ö음날을 퇴원ÿü 봅니ö.  

@ 예Þ A
최ÍÉ원Þ
최Í간병인 ì용ÿ

간병인ì용 질병É원ÿ당÷ 
É¯된 최종 간병인 ì용ÿ

 
ü장재¼

 퇴원Ç÷ 계ÎÉ원
ü장

(180ÿ)
ü장제외
(180ÿ)

ü장
(180ÿ)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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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 피ü험×¬ ü장¼Þÿ ÷후 É원Ýí Þ료를 ¿던 중 ü험기간÷ 끝¼
을 때Õ÷ 퇴원Ý기 전까É의 계Î 중인 É원Õ 대Ýí는 제1ø(ü험®
의 É¯ìç)Õ 따ÿ 계Î ü장þ니ö.

f 피ü험×¬ Ö양병원을 ÷전Ýí É원한 경우Õ÷ 동ÿ한 질병의 Þ료를 
»É으ü 2Þ ÷상 É원한 경우Õ는 계ÎÝí É원한 것으ü üÅ  É
원ÿÚ를 더þ니ö.

g 피ü험×¬ 정당한 ÷ç Ç÷ É원기간 중 의ì의 ÉÞ를 따르É Ï은 
때Õ는 Þì는 간병인ì용 질병É원ÿ당(1ÿ÷상180ÿ한÷)(Ö양병원)의 
전부 또는 ÿ부를 É¯ÝÉ Ï÷니ö.

h 제1ø(ü험®의 É¯ìç)ÕÝ É¯ÿÚ는 간병인을 ä제 ì용한 날Õ 
대Ýí ì용ÿ을 þ산Ýí É용Ý며, ì용ÝÉ Ï은 ÿÚÕ 대õÝ는 ü
험®을 É¯ÝÉ Ï÷니ö.

i ü험Úø×와 Þì¬ 제1ø(ü험®의 É¯ìç)의 ü험® É¯ìçÕ 대
õ þ의ÝÉ 못할 때는 ü험Úø×와 Þì¬ ý께 제3×를 정Ýì ý 제
3×의 의견Õ 따를 Ú 있÷니ö. 제3×는 의료½ 제3ø(의료기관)Õ 규
정한 종þ병원 ÍÎ 전문의 중Õ 정Ý며, ü험® É¯ìç 판정Õ ü는 
의료비용은 Þì¬ 전æ 부öþ니ö.

제3ø(ü험®을 É¯ÝÉ Ï는 ìç)
d Þì는 ü통þ관 제5ø(ü험®을 É¯ÝÉ Ï는 ìç) 제1항의 ìçÕ 

의Ýí ü험® É¯ìç¬ À생한 때Õ는 ü험®을 É¯ÝÉ Ï÷니ö. 
e 제1항 ÷외Õ÷ Þì는 ö음 중 õ² 한¬É의 경우Õ 의Ýí ü험® É

¯ìç¬ À생한 때Õ는 ü험®을 É¯ÝÉ Ï÷니ö.
1. 피ü험×의 Þý를 제외한 정신É 기·장õ, 선천성 뇌질환 및 î신

상ä
2. 성병
3. 알콜중ø, ÷관성 þ품 또는 환제의 ý용 및 ì용
4. 질병을 원인으ü ÝÉ Ï는 신체검ì, 예방Ù종, 인공ç산, 불ÈÞà, 

제왕절¼Úà
5. 피ü, 권Ü, î신허þ 등을 Þ료Ý기 위한 Í정Þ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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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위생관½, ûº를 위한 성형Úà
7. 정상분만, Þü질환

f 의료½ 제4ø의2(간þ·간병통þÝ비스 제공 등)ÕÝ 정Ý는 간þ·간병통
þÝ비스를 제공¿는 경우Õ는 제1ø(ü험®의 É¯ìç)의 간병인ì용 
질병É원ÿ당(1ÿ÷상180ÿ한÷)(Ö양병원)은 É¯ÝÉ Ï÷니ö.

제4ø(É원의 정의와 장Í)
÷ û별þ관ÕÝ<É원=÷ÿ ý은 병원 또는 의원 등의 의ì, Þü의ì 또
는 한의ì의 면허를 ¬진 ×(÷Ý<의ì=ÿ þ니ö)Õ 의Ýí Þ료¬ 필Ö
Ýöì 인정된 경우üÝ, ×Ý 등ÕÝ의 Þ료¬ 곤란Ýí 의료½ 제3ø(의
료기관) 제2항Õ 정한 î내의 병원, 의원 또는 î외의 의료관련½ÕÝ 정한 
의료기관Õ ÉäÝí 의ì의 관½ÝÕ Þ료Õ 전념Ý는 것을 말þ니ö.

@의료½ 제3ø(의료기관)A
e 의료기관은 ö음  þ와 같÷ í분한ö.
  1. 의원  ̄의료기관 : 의원, Þü의원, 한의원
  2. ø산원
  3. 병원  ̄ 의료기관 : 병원, Þü병원, 한방병원, Ö양병원, 정신병원, 

종þ병원   

   
제5ø(간병인의 정의)
d ÷ û별þ관Õ 있õÝ<간병인=÷ÿ ý은<간병Ý비스=를 제공Ý는 활

동을 Ý는 ×üÝ 의료½ 제3ø(의료기관)Õ ÍÎ되õ ¯í를 ¿는 ×, 
ìÆ× 등ý된 Æ체Õ ÍÎ되õ ¯í를 ¿는 × 또는 ìÆ×를 등ý한 
×Õ 한þ니ö.

e 제1항의 ìÆ×는 간병 관련 Æ종Õ õ당되õý Ý며, î세청 Æ종ßü 
기준 <¼인간병 및 çì Ý비스Æ= 또는 <¼인간병인= 등으ü 등ý되õ 
있õý þ니ö.

f 제1항ÕÝ<간병Ý비스=ÿ ý은 간병인÷ 피ü험×¬ 병원 또는 의원Õ 
É원ÝÆ을 경우 피ü험×를 위Ýí 신체활동 É원, 정ÝÉ원, 환경관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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Í전관½, 활동관½ 등을 제공Ý는 것을 말Ý며, 의료½ 제4ø의2(간þ·
간병통þÝ비스 제공 등)ÕÝ 정Ý는 간þ·간병통þÝ비스는 제외þ니ö.

@간병인의 üÖÆ무 예ÞA
î대 높¾÷ ø정, Ö장ä 부Þ, 체위 변경, 휠체õ를 ÷용한 환× ÷
동, 기È귀 교환, 피위생관½, ßìüø, 휴ß 돕기, 변기ì용 üø 등   

  
제6ø(ü험®의 청í)
d ü험Úø×는 ö음의 Ý류를 제출Ýì ü험®을 청íÝíý þ니ö.

1. 청íÝ(Þì 양ß)
2. ìì증명Ý(진단Ý, 진료비계산Ý, É원Þ료×인Ý, 의ìÜ방전(Ü방ø

제비) 등의 ìì증명Ý는 의료½ 제3ø(의료기관)ÕÝ 규정한 î내의 
병원÷  ̧ 의원 또는 î외의 의료관련½ÕÝ 정한 의료기관ÕÝ À¯
한 것÷õý ý)

3. 신분증(ü민등ý증÷  ̧ 운전면허증 등 본인È을 ×인할 Ú 있는 ì진
÷ 붙은 정부기관ÕÝ ÀÞ한 신분증, 본인÷ Å닌 경우Õ는 본인의 
인¼증명Ý 또는 본인Ý명ìä×인Ý ÿý)

4. ý ¾Õ ü험Úø×¬ ü험®의 ÚÁÕ 필ÖÝí 제출Ý는 Ý류
e 제5ø(간병인의 정의)ÕÝ 정한 간병인을 ì용한 경우, ü험Úø×는 Å

래의 Ý류를 Ý¬ü 제출õý þ니ö.
   1. 간병인 ì용 기간 및 ®æ÷ 기재된 ÇÚ증(ìÆ×등ý된 Æ체¬ À

Þ한 ÇÚ증으ü, ìÆ×등ý번þ를 ÿýÝíý Ý며, 간÷ÇÚ증을 
제외한 카ü전표 또는 î세청Õ 통ü된 현®ÇÚ증÷õý þ니ö.) 
ö만, õ당 Ý류의 제출÷ 불¬·한 경우Õ는 간÷ÇÚ증ü 거래방½
을 Ý¬ü ×인할 Ú 있는 Ý류(계좌÷체내î 등) 및 피ü험×¬ ä
제ü ç상으ü 간병인을 ì용Ý음을 ×인할 Ú 있는 ìÆ×등ý된 Æ
체의 증빙Ý류 등으ü 갈음할 Ú 있÷니ö.

   2. 간병인 또는 ý ÍÎ Æ체의 ìÆ×등ý증 및 î세청 Æ종ßü를 ×
인할 Ú 있는 Ý류(ìÆ×의 Ê인 또는 Ý명÷ ö¬있õý þ니ö)

f Þì는 ä제 간병인 ì용í부 ×인÷ 필Ö한 경우 계þ×, 피ü험× 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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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ü험Úø×Õ게 간병인, 병원 종ì× 등의 ìä관계 ×인 또는 Ý¬
É인 증빙Ý류 제출을 Ö청할 Ú 있÷니ö.

제7ø(û별þ관의 Í멸)
d 피ü험×¬ ìý한 경우Õ는 ÷ û별þ관은 ý 때부ñ 효½÷ Ç으며, 

÷ 경우 Þì는<ü험료 및 õþ환¯® 산출방½Ý=ÕÝ 정Ý는 ¼Õ 
따ÿ Þì¬ É¾한 ìý당Þ ÷ û별þ관의 계þ×É¾æ 및 û경üü
험료를 É¯þ니ö.

e 제1항의 계þ×É¾æ É¯ìç¬ À생한 경우 계þ×는 ü통þ관 제7ø
(ü험®의 청í) 제1항의 Ý류 중 계þ×É¾æ É¯ü 관련된 Ý류를 
제출Ýì 계þ×É¾æ을 청íÝíý þ니ö. 계þ×É¾æ의 É¯절ì
는 ü통þ관 제8ø(ü험®의 É¯절ì)의 규정을 따르며, É¯기ÿ의 ö
음 날부ñ É¯ÿ까É의 기간Õ 대한 ÷×의 계산은 ü험계þ대출÷율을 
연단위 ý½ü 계산þ니ö.

제8ø(준용규정)
÷ û별þ관ÕÝ 정ÝÉ Ï은 ì항은 ü통þ관을 따¾니ö. 

2-61. 간병인사용 질병È원일당(1일÷상30일한÷)(요양병원제외)
(355간편¬È)ü장 특별약관

제1ø(ü험®의 É¯ìç)
d Þì는 피ü험×¬ ÷ û별þ관의 ü험기간 중Õ 진단×정된 질병으ü 

Ö양병원을 제외한 병원 또는 의원(한방병원 또는 한의원을 ÿýþ니ö)
Õ É원Ýí Þ료를 ¿으며 제5ø(간병인의 정의)ÕÝ 정한 간병인을 ì
용한 경우Õ는 ì용한 날Õ 대Ýí 1ÿ당 Å래Õ 정한 ®æ을 간병인ì
용질병É원ÿ당(1ÿ÷상30ÿ한÷)(Ö양병원제외)으ü ü험Úø×Õ게 É
¯þ니ö.



▶▶▶ 무배당 NH헤아림355건강보험2404(5~6종) 약관

- 388 -

í  분 지¯®æ

간병인 ì용®æ÷ 1ÿ당 7만원 
÷상인 경우 ÷ û별þ관 ü험¬É®æ의 100%

간병인 ì용®æ÷ 1ÿ당 7만원 
û만인 경우 ÷ û별þ관 ü험¬É®æ의 50%

e 제1항의 간병인ì용질병É원ÿ당(1ÿ÷상30ÿ한÷)(Ö양병원제외)의 É
¯ÿÚ는 1Þ É원당 30ÿ을 한÷ü þ니ö.

제2ø(ü험® É¯Õ 관한 세부규정)
d 제1ø(ü험®의 É¯ìç) 제1항의 É¯기준은 연ÎÉ인 간병인 ì용ÿ

ùö 총 ì용®æ을 총 ì용ÿÚü ¸눈 ®æ으ü 판단þ니ö. 간병인 
ì용ÿ의 연Îí부 판단은 날짜를 기준으ü Ý며, 간병 ì용 ÞØÿ×와 
간병 ì용 종료ÿ× ì÷Õ 간병인을 ì용ÝÉ Ï은 날짜¬ Ç는 경우Õ 
간병인 ì용ÿ÷ 연Î된 것으ü 봅니ö. ÷때 간병인을 ì용한 Þ간÷ 
연ÎÉ÷É Ï더ÿ÷ 간병인을 ì용한 날짜¬ 연Î된 경우 간병인 ì용
은 연Î된 것으ü 봅니ö.

@É¯®æ 예ÞA
▪ ü험¬É®æ : 2만원
▪ É원기간 : 2024년 5월 1ÿ ~ 2024년 5월 30ÿ (30ÿ)
▪ 간병인 ì용ÿ 및 ì용®æ
  1. 2024년 5월 12ÿ ~ 5월 17ÿ : 총 ì용ÿÚ 6ÿ, 총 ì용®æ 

66만원, 1ÿ당 평균 7만원 ÷상Õ õ당
     ² 2만원 × 6ÿ = 12만원 É¯
  2. 2024년 5월 21ÿ ~ 5월 25ÿ æ전, 5월 25ÿ æ후, 5월 26ÿ 

æ후 ~ 5월 28ÿ : 총 ì용ÿÚ 8ÿ, 총 ì용®æ 48만원, 
1ÿ당 평균 7만원 û만Õ õ당

     ² 1만원 × 8ÿ = 8만원 É¯
▪ 간병인ì용 질병É원ÿ당(1ÿ÷상30ÿ한÷)(Ö양병원제외) É¯®æ 

: 간병인 ì용ÿÚ 14ÿ, ü험® 12만원 + 8만원 = 20만원 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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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 동ÿ한 질병의 Þ료를 »É으ü 2Þ ÷상 É원한 경우 ÷를 1Þ É원으
ü üÅ 제1ø(ü험®의 É¯ìç)를 É용þ니ö. ýÿ  ̧ 동ÿ한 질병Õ 
대한 É원÷ÿ÷ 간병인ì용 질병É원ÿ당(1ÿ÷상30ÿ한÷)(Ö양병원제
외)÷ É¯된 최종É원의 최종 간병인 ì용ÿ부ñ 180ÿ÷ 경üÝí ¼
Þ한 É원은 Èü운 É원으ü 봅니ö. ö만, Å래와 같÷ 간병인ì용 질
병É원ÿ당÷ É¯된 최종 간병인 ì용ÿ부ñ 180ÿ÷ 경üÝ÷ý 퇴원
Ç÷ 계Î É원중인 경우Õ는 간병인ì용 질병É원ÿ당(1ÿ÷상30ÿ한
÷)(Ö양병원제외)÷ É¯된 최종 간병인 ì용ÿ의 ý ö음날을 퇴원ÿü 
봅니ö.

@ 예Þ A
최ÍÉ원Þ
최Í간병인 ì용ÿ

간병인ì용 질병É원ÿ당÷ 
É¯된 최종 간병인 ì용ÿ

 
ü장재¼

 퇴원Ç÷ 계ÎÉ원
ü장

(30ÿ)
ü장제외
(180ÿ)

ü장
(30ÿ)

f 피ü험×¬ ü장¼Þÿ ÷후 É원Ýí Þ료를 ¿던 중 ü험기간÷ 끝¼
을 때Õ÷ 퇴원Ý기 전까É의 계Î 중인 É원Õ 대Ýí는 제1ø(ü험®
의 É¯ìç)Õ 따ÿ 계Î ü장þ니ö.

g 피ü험×¬ 병원(단, Ö양병원 제외) 또는 의원을 ÷전Ýí É원한 경우
Õ÷ 동ÿ한 질병의 Þ료를 »É으ü 2Þ ÷상 É원한 경우Õ는 계ÎÝ
í É원한 것으ü üÅ 제1ø(ü험®의 É¯ìç)를 É용þ니ö. 

h 피ü험×¬ 정당한 ÷ç Ç÷ É원기간 중 의ì의 ÉÞ를 따르É Ï은 
때Õ는 Þì는 간병인ì용 질병É원ÿ당(1ÿ÷상30ÿ한÷)(Ö양병원제
외)의 전부 또는 ÿ부를 É¯ÝÉ Ï÷니ö.

i 제1ø(ü험®의 É¯ìç)ÕÝ É¯ÿÚ는 간병인을 ä제 ì용한 날Õ 
대Ýí ì용ÿ을 þ산Ýí É용Ý며, ì용ÝÉ Ï은 ÿÚÕ 대õÝ는 ü
험®을 É¯ÝÉ Ï÷니ö.

j ü험Úø×와 Þì¬ 제1ø(ü험®의 É¯ìç)의 ü험® É¯ìçÕ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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õ þ의ÝÉ 못할 때는 ü험Úø×와 Þì¬ ý께 제3×를 정Ýì ý 제
3×의 의견Õ 따를 Ú 있÷니ö. 제3×는 의료½ 제3ø(의료기관)Õ 규
정한 종þ병원 ÍÎ 전문의 중Õ 정Ý며, ü험® É¯ìç 판정Õ ü는 
의료비용은 Þì¬ 전æ 부öþ니ö.

제3ø(ü험®을 É¯ÝÉ Ï는 ìç)
d Þì는 ü통þ관 제5ø(ü험®을 É¯ÝÉ Ï는 ìç) 제1항의 ìçÕ 

의Ýí ü험® É¯ìç¬ À생한 때Õ는 ü험®을 É¯ÝÉ Ï÷니ö. 
e 제1항 ÷외Õ÷ Þì는 ö음 중 õ² 한¬É의 경우Õ 의Ýí ü험® É

¯ìç¬ À생한 때Õ는 ü험®을 É¯ÝÉ Ï÷니ö.
1. 피ü험×의 Þý를 제외한 정신É 기·장õ, 선천성 뇌질환 및 î신

상ä
2. 성병
3. 알콜중ø, ÷관성 þ품 또는 환제의 ý용 및 ì용
4. 질병을 원인으ü ÝÉ Ï는 신체검ì, 예방Ù종, 인공ç산, 불ÈÞà, 

제왕절¼Úà
5. 피ü, 권Ü, î신허þ 등을 Þ료Ý기 위한 Í정Þ료
6. 위생관½, ûº를 위한 성형Úà
7. 정상분만, Þü질환

f 의료½ 제4ø의2(간þ·간병통þÝ비스 제공 등)ÕÝ 정Ý는 간þ·간병통
þÝ비스를 제공¿는 경우Õ는 제1ø(ü험®의 É¯ìç)의 간병인ì용 
질병É원ÿ당(1ÿ÷상30ÿ한÷)(Ö양병원제외)은 É¯ÝÉ Ï÷니ö.

제4ø(É원의 정의와 장Í)
÷ û별þ관ÕÝ<É원=÷ÿ ý은 병원 또는 의원 등의 의ì, Þü의ì 또
는 한의ì의 면허를 ¬진 ×(÷Ý<의ì=ÿ þ니ö)Õ 의Ýí Þ료¬ 필Ö
Ýöì 인정된 경우üÝ, ×Ý 등ÕÝ의 Þ료¬ 곤란Ýí 의료½ 제3ø(의
료기관) 제2항Õ 정한 î내의 병원, 의원 또는 î외의 의료관련½ÕÝ 정한 
의료기관Õ ÉäÝí 의ì의 관½ÝÕ Þ료Õ 전념Ý는 것을 말þ니ö.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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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½ 제3ø(의료기관)A
e 의료기관은 ö음  þ와 같÷ í분한ö.
  1. 의원  ̄의료기관 : 의원, Þü의원, 한의원
  2. ø산원
  3. 병원  ̄의료기관 : 병원, Þü병원, 한방병원, Ö양병원, 정신병원, 

종þ병원   

   
제5ø(간병인의 정의)
d ÷ û별þ관Õ 있õÝ<간병인=÷ÿ ý은<간병Ý비스=를 제공Ý는 활

동을 Ý는 ×üÝ 의료½ 제3ø(의료기관)Õ ÍÎ되õ ¯í를 ¿는 ×, 
ìÆ× 등ý된 Æ체Õ ÍÎ되õ ¯í를 ¿는 × 또는 ìÆ×를 등ý한 
×Õ 한þ니ö.

e 제1항의 ìÆ×는 간병 관련 Æ종Õ õ당되õý Ý며, î세청 Æ종ßü 
기준 <¼인간병 및 çì Ý비스Æ= 또는 <¼인간병인= 등으ü 등ý되õ 
있õý þ니ö.

f 제1항ÕÝ<간병Ý비스=ÿ ý은 간병인÷ 피ü험×¬ 병원 또는 의원Õ 
É원ÝÆ을 경우 피ü험×를 위Ýí 신체활동 É원, 정ÝÉ원, 환경관½, 
Í전관½, 활동관½ 등을 제공Ý는 것을 말Ý며, 의료½ 제4ø의2(간þ·
간병통þÝ비스 제공 등)ÕÝ 정Ý는 간þ·간병통þÝ비스는 제외þ니ö.

@간병인의 üÖÆ무 예ÞA
î대 높¾÷ ø정, Ö장ä 부Þ, 체위 변경, 휠체õ를 ÷용한 환× ÷
동, 기È귀 교환, 피위생관½, ßìüø, 휴ß 돕기, 변기ì용 üø 등   

  
제6ø(ü험®의 청í)
d ü험Úø×는 ö음의 Ý류를 제출Ýì ü험®을 청íÝíý þ니ö.

1. 청íÝ(Þì 양ß)
2. ìì증명Ý(진단Ý, 진료비계산Ý, É원Þ료×인Ý, 의ìÜ방전(Ü방ø

제비) 등의 ìì증명Ý는 의료½ 제3ø(의료기관)ÕÝ 규정한 î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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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  ̧ 의원 또는 î외의 의료관련½ÕÝ 정한 의료기관ÕÝ À¯
한 것÷õý ý)

3. 신분증(ü민등ý증÷  ̧ 운전면허증 등 본인È을 ×인할 Ú 있는 ì진
÷ 붙은 정부기관ÕÝ ÀÞ한 신분증, 본인÷ Å닌 경우Õ는 본인의 
인¼증명Ý 또는 본인Ý명ìä×인Ý ÿý)

4. ý ¾Õ ü험Úø×¬ ü험®의 ÚÁÕ 필ÖÝí 제출Ý는 Ý류
e 제5ø(간병인의 정의)ÕÝ 정한 간병인을 ì용한 경우, ü험Úø×는 Å

래의 Ý류를 Ý¬ü 제출õý þ니ö.
   1. 간병인 ì용 기간 및 ®æ÷ 기재된 ÇÚ증(ìÆ×등ý된 Æ체¬ À

Þ한 ÇÚ증으ü, ìÆ×등ý번þ를 ÿýÝíý Ý며, 간÷ÇÚ증을 
제외한 카ü전표 또는 î세청Õ 통ü된 현®ÇÚ증÷õý þ니ö.) 
ö만, õ당 Ý류의 제출÷ 불¬·한 경우Õ는 간÷ÇÚ증ü 거래방½
을 Ý¬ü ×인할 Ú 있는 Ý류(계좌÷체내î 등) 및 피ü험×¬ ä
제ü ç상으ü 간병인을 ì용Ý음을 ×인할 Ú 있는 ìÆ×등ý된 Æ
체의 증빙Ý류 등으ü 갈음할 Ú 있÷니ö.

   2. 간병인 또는 ý ÍÎ Æ체의 ìÆ×등ý증 및 î세청 Æ종ßü를 ×
인할 Ú 있는 Ý류(ìÆ×의 Ê인 또는 Ý명÷ ö¬있õý þ니ö)

f Þì는 ä제 간병인 ì용í부 ×인÷ 필Ö한 경우 계þ×, 피ü험× 또
는 ü험Úø×Õ게 간병인, 병원 종ì× 등의 ìä관계 ×인 또는 Ý¬
É인 증빙Ý류 제출을 Ö청할 Ú 있÷니ö.

제7ø(û별þ관의 Í멸)
d 피ü험×¬ ìý한 경우Õ는 ÷ û별þ관은 ý 때부ñ 효½÷ Ç으며, 

÷ 경우 Þì는<ü험료 및 õþ환¯® 산출방½Ý=ÕÝ 정Ý는 ¼Õ 
따ÿ Þì¬ É¾한 ìý당Þ ÷ û별þ관의 계þ×É¾æ 및 û경üü
험료를 É¯þ니ö.

e 제1항의 계þ×É¾æ É¯ìç¬ À생한 경우 계þ×는 ü통þ관 제7ø
(ü험®의 청í) 제1항의 Ý류 중 계þ×É¾æ É¯ü 관련된 Ý류를 
제출Ýì 계þ×É¾æ을 청íÝíý þ니ö. 계þ×É¾æ의 É¯절ì
는 ü통þ관 제8ø(ü험®의 É¯절ì)의 규정을 따르며, É¯기ÿ의 ö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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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 날부ñ É¯ÿ까É의 기간Õ 대한 ÷×의 계산은 ü험계þ대출÷율을 
연단위 ý½ü 계산þ니ö.

제8ø(준용규정)
÷ û별þ관ÕÝ 정ÝÉ Ï은 ì항은 ü통þ관을 따¾니ö. 

2-62. 간병인사용 질병È원일당(1일÷상30일한÷)(요양병원)(355간편¬È)ü장 특별약관

제1ø(ü험®의 É¯ìç)
d Þì는 피ü험×¬ ÷ û별þ관의 ü험기간 중Õ 진단×정된 질병으ü 

Ö양병원Õ É원Ýí Þ료를 ¿으며 제5ø(간병인의 정의)ÕÝ 정한 간
병인을 ì용한 경우Õ는 ì용한 날Õ 대Ýí 1ÿ당 ÷ û별þ관의 ü험
¬É®æ을 간병인ì용 질병É원ÿ당(1ÿ÷상30ÿ한÷)(Ö양병원)으ü 
ü험Úø×Õ게 É¯þ니ö.

e 제1항의 간병인ì용 질병É원ÿ당(1ÿ÷상30ÿ한÷)(Ö양병원)의 É¯ÿ
Ú는 1Þ É원당 30ÿ을 한÷ü þ니ö.

제2ø(ü험® É¯Õ 관한 세부규정)
d 동ÿ한 질병의 Þ료를 »É으ü 2Þ ÷상 É원한 경우 ÷를 1Þ É원으

ü üÅ 제1ø(ü험®의 É¯ìç)를 É용þ니ö. ýÿ  ̧ 동ÿ한 질병Õ 
대한 É원÷ÿ÷ 간병인ì용 질병É원ÿ당(1ÿ÷상30ÿ한÷)÷ É¯된 
최종É원의 최종 간병인 ì용ÿ부ñ 180ÿ÷ 경üÝí ¼Þ한 É원은 
Èü운 É원으ü 봅니ö. ö만, Å래와 같÷ 간병인ì용 질병É원ÿ당÷ 
É¯된 최종 간병인 ì용ÿ부ñ 180ÿ÷ 경üÝ÷ý 퇴원Ç÷ 계Î É
원중인 경우Õ는 간병인ì용 질병É원ÿ당(1ÿ÷상30ÿ한÷)÷ É¯된 
최종 간병인 ì용ÿ의 ý ö음날을 퇴원ÿü 봅니ö.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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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Þ A
최ÍÉ원Þ
최Í간병인 ì용ÿ

간병인ì용 질병É원ÿ당÷ 
É¯된 최종 간병인 ì용ÿ

 
ü장재¼

 퇴원Ç÷ 계ÎÉ원
ü장

(30ÿ)
ü장제외
(180ÿ)

ü장
(30ÿ)

e 피ü험×¬ ü장¼Þÿ ÷후 É원Ýí Þ료를 ¿던 중 ü험기간÷ 끝¼
을 때Õ÷ 퇴원Ý기 전까É의 계Î 중인 É원Õ 대Ýí는 제1ø(ü험®
의 É¯ìç)Õ 따ÿ 계Î ü장þ니ö.

f 피ü험×¬ Ö양병원을 ÷전Ýí É원한 경우Õ÷ 동ÿ한 질병의 Þ료를 
»É으ü 2Þ ÷상 É원한 경우Õ는 계ÎÝí É원한 것으ü üÅ  É
원ÿÚ를 더þ니ö.

g 피ü험×¬ 정당한 ÷ç Ç÷ É원기간 중 의ì의 ÉÞ를 따르É Ï은 
때Õ는 Þì는 간병인ì용 질병É원ÿ당(1ÿ÷상30ÿ한÷)(Ö양병원)의 
전부 또는 ÿ부를 É¯ÝÉ Ï÷니ö.

h 제1ø(ü험®의 É¯ìç)ÕÝ É¯ÿÚ는 간병인을 ä제 ì용한 날Õ 
대Ýí ì용ÿ을 þ산Ýí É용Ý며, ì용ÝÉ Ï은 ÿÚÕ 대õÝ는 ü
험®을 É¯ÝÉ Ï÷니ö.

i ü험Úø×와 Þì¬ 제1ø(ü험®의 É¯ìç)의 ü험® É¯ìçÕ 대
õ þ의ÝÉ 못할 때는 ü험Úø×와 Þì¬ ý께 제3×를 정Ýì ý 제
3×의 의견Õ 따를 Ú 있÷니ö. 제3×는 의료½ 제3ø(의료기관)Õ 규
정한 종þ병원 ÍÎ 전문의 중Õ 정Ý며, ü험® É¯ìç 판정Õ ü는 
의료비용은 Þì¬ 전æ 부öþ니ö.

제3ø(ü험®을 É¯ÝÉ Ï는 ìç)
d Þì는 ü통þ관 제5ø(ü험®을 É¯ÝÉ Ï는 ìç) 제1항의 ìçÕ 

의Ýí ü험® É¯ìç¬ À생한 때Õ는 ü험®을 É¯ÝÉ Ï÷니ö. 
e 제1항 ÷외Õ÷ Þì는 ö음 중 õ² 한¬É의 경우Õ 의Ýí ü험® 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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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ìç¬ À생한 때Õ는 ü험®을 É¯ÝÉ Ï÷니ö.
1. 피ü험×의 Þý를 제외한 정신É 기·장õ, 선천성 뇌질환 및 î신

상ä
2. 성병
3. 알콜중ø, ÷관성 þ품 또는 환제의 ý용 및 ì용
4. 질병을 원인으ü ÝÉ Ï는 신체검ì, 예방Ù종, 인공ç산, 불ÈÞà, 

제왕절¼Úà
5. 피ü, 권Ü, î신허þ 등을 Þ료Ý기 위한 Í정Þ료
6. 위생관½, ûº를 위한 성형Úà
7. 정상분만, Þü질환

f 의료½ 제4ø의2(간þ·간병통þÝ비스 제공 등)ÕÝ 정Ý는 간þ·간병통
þÝ비스를 제공¿는 경우Õ는 제1ø(ü험®의 É¯ìç)의 간병인ì용 
질병É원ÿ당(1ÿ÷상30ÿ한÷)(Ö양병원)은 É¯ÝÉ Ï÷니ö.

제4ø(É원의 정의와 장Í)
÷ û별þ관ÕÝ<É원=÷ÿ ý은 병원 또는 의원 등의 의ì, Þü의ì 또
는 한의ì의 면허를 ¬진 ×(÷Ý<의ì=ÿ þ니ö)Õ 의Ýí Þ료¬ 필Ö
Ýöì 인정된 경우üÝ, ×Ý 등ÕÝ의 Þ료¬ 곤란Ýí 의료½ 제3ø(의
료기관) 제2항Õ 정한 î내의 병원, 의원 또는 î외의 의료관련½ÕÝ 정한 
의료기관Õ ÉäÝí 의ì의 관½ÝÕ Þ료Õ 전념Ý는 것을 말þ니ö.

@의료½ 제3ø(의료기관)A
e 의료기관은 ö음  þ와 같÷ í분한ö.
  1. 의원  ̄의료기관 : 의원, Þü의원, 한의원
  2. ø산원
  3. 병원  ̄ 의료기관 : 병원, Þü병원, 한방병원, Ö양병원, 정신병원, 

종þ병원   

   제5ø(간병인의 정의)
d ÷ û별þ관Õ 있õÝ<간병인=÷ÿ ý은<간병Ý비스=를 제공Ý는 활

동을 Ý는 ×üÝ 의료½ 제3ø(의료기관)Õ ÍÎ되õ ¯í를 ¿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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ìÆ× 등ý된 Æ체Õ ÍÎ되õ ¯í를 ¿는 × 또는 ìÆ×를 등ý한 
×Õ 한þ니ö.

e 제1항의 ìÆ×는 간병 관련 Æ종Õ õ당되õý Ý며, î세청 Æ종ßü 
기준 <¼인간병 및 çì Ý비스Æ= 또는 <¼인간병인= 등으ü 등ý되õ 
있õý þ니ö.

f 제1항ÕÝ<간병Ý비스=ÿ ý은 간병인÷ 피ü험×¬ 병원 또는 의원Õ 
É원ÝÆ을 경우 피ü험×를 위Ýí 신체활동 É원, 정ÝÉ원, 환경관½, 
Í전관½, 활동관½ 등을 제공Ý는 것을 말Ý며, 의료½ 제4ø의2(간þ·
간병통þÝ비스 제공 등)ÕÝ 정Ý는 간þ·간병통þÝ비스는 제외þ니ö.

@간병인의 üÖÆ무 예ÞA
î대 높¾÷ ø정, Ö장ä 부Þ, 체위 변경, 휠체õ를 ÷용한 환× ÷
동, 기È귀 교환, 피위생관½, ßìüø, 휴ß 돕기, 변기ì용 üø 등   

  
제6ø(ü험®의 청í)
d ü험Úø×는 ö음의 Ý류를 제출Ýì ü험®을 청íÝíý þ니ö.

1. 청íÝ(Þì 양ß)
2. ìì증명Ý(진단Ý, 진료비계산Ý, É원Þ료×인Ý, 의ìÜ방전(Ü방ø

제비) 등의 ìì증명Ý는 의료½ 제3ø(의료기관)ÕÝ 규정한 î내의 
병원÷  ̧ 의원 또는 î외의 의료관련½ÕÝ 정한 의료기관ÕÝ À¯
한 것÷õý ý)

3. 신분증(ü민등ý증÷  ̧ 운전면허증 등 본인È을 ×인할 Ú 있는 ì진
÷ 붙은 정부기관ÕÝ ÀÞ한 신분증, 본인÷ Å닌 경우Õ는 본인의 
인¼증명Ý 또는 본인Ý명ìä×인Ý ÿý)

4. ý ¾Õ ü험Úø×¬ ü험®의 ÚÁÕ 필ÖÝí 제출Ý는 Ý류
e 제5ø(간병인의 정의)ÕÝ 정한 간병인을 ì용한 경우, ü험Úø×는 Å

래의 Ý류를 Ý¬ü 제출õý þ니ö.
   1. 간병인 ì용 기간 및 ®æ÷ 기재된 ÇÚ증(ìÆ×등ý된 Æ체¬ À

Þ한 ÇÚ증으ü, ìÆ×등ý번þ를 ÿýÝíý Ý며, 간÷ÇÚ증을 
제외한 카ü전표 또는 î세청Õ 통ü된 현®ÇÚ증÷õý þ니ö.)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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ö만, õ당 Ý류의 제출÷ 불¬·한 경우Õ는 간÷ÇÚ증ü 거래방½
을 Ý¬ü ×인할 Ú 있는 Ý류(계좌÷체내î 등) 및 피ü험×¬ ä
제ü ç상으ü 간병인을 ì용Ý음을 ×인할 Ú 있는 ìÆ×등ý된 Æ
체의 증빙Ý류 등으ü 갈음할 Ú 있÷니ö.

   2. 간병인 또는 ý ÍÎ Æ체의 ìÆ×등ý증 및 î세청 Æ종ßü를 ×
인할 Ú 있는 Ý류(ìÆ×의 Ê인 또는 Ý명÷ ö¬있õý þ니ö)

f Þì는 ä제 간병인 ì용í부 ×인÷ 필Ö한 경우 계þ×, 피ü험× 또
는 ü험Úø×Õ게 간병인, 병원 종ì× 등의 ìä관계 ×인 또는 Ý¬
É인 증빙Ý류 제출을 Ö청할 Ú 있÷니ö.

제7ø(û별þ관의 Í멸)
d 피ü험×¬ ìý한 경우Õ는 ÷ û별þ관은 ý 때부ñ 효½÷ Ç으며, 

÷ 경우 Þì는<ü험료 및 õþ환¯® 산출방½Ý=ÕÝ 정Ý는 ¼Õ 
따ÿ Þì¬ É¾한 ìý당Þ ÷ û별þ관의 계þ×É¾æ 및 û경üü
험료를 É¯þ니ö.

e 제1항의 계þ×É¾æ É¯ìç¬ À생한 경우 계þ×는 ü통þ관 제7ø
(ü험®의 청í) 제1항의 Ý류 중 계þ×É¾æ É¯ü 관련된 Ý류를 
제출Ýì 계þ×É¾æ을 청íÝíý þ니ö. 계þ×É¾æ의 É¯절ì
는 ü통þ관 제8ø(ü험®의 É¯절ì)의 규정을 따르며, É¯기ÿ의 ö
음 날부ñ É¯ÿ까É의 기간Õ 대한 ÷×의 계산은 ü험계þ대출÷율을 
연단위 ý½ü 계산þ니ö.

제8ø(준용규정)
÷ û별þ관ÕÝ 정ÝÉ Ï은 ì항은 ü통þ관을 따¾니ö. 

2-63. 간호·간병통þÝ비스사용 질병È원일당(1일÷상180일한÷)
(요양병원제외)(355간편¬È)ü장 특별약관

제1ø(ü험®의 É¯ìç)
d Þì는 ü험증권Õ 기재된 피ü험×¬ ÷ û별þ관의 ü험기간 중Õ 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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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정된 질병으ü Ö양병원을 제외한 병원(한방병원을 ÿýþ니ö. ÷
Ý 같÷니ö)Õ É원Ýí Þ료를 ¿으며 제5ø(간þ·간병통þÝ비스의 정
의)ÕÝ 정한 간þ·간병통þÝ비스를 ì용한 경우Õ는 ì용한 날Õ 대Ýí 
1ÿ당 ÷ û별þ관의 ü험¬É®æ을 간þ·간병통þÝ비스ì용 질병É원
ÿ당(1ÿ÷상180ÿ한÷)(Ö양병원제외)ü ü험Úø×Õ게 É¯þ니ö.

e 제1항의 간þ·간병통þÝ비스ì용 질병É원ÿ당(1ÿ÷상180ÿ한÷)(Ö양
병원제외)의 É¯ÿÚ는 1Þ É원당 180ÿ을 한÷ü þ니ö.

제2ø(ü험® É¯Õ 관한 세부규정)
d 동ÿ한 질병의 Þ료를 »É으ü 2Þ ÷상 É원한 경우 ÷를 1Þ É원으

ü üÅ 제1ø(ü험®의 É¯ìç)를 É용þ니ö. ýÿ  ̧ 동ÿ한 질병Õ 
대한 É원÷ÿ÷ 간þ·간병통þÝ비스ì용 질병É원ÿ당(1ÿ÷상180ÿ한
÷)(Ö양병원제외)¬ É¯된 최종É원의 최종 간þ·간병통þÝ비스 ì용
ÿ부ñ 180ÿ÷ 경üÝí ¼Þ한 É원은 Èü운 É원으ü 봅니ö. ö만, 
Å래와 같÷ 간þ·간병통þÝ비스ì용 질병É원ÿ당(1ÿ÷상180ÿ한÷)
(Ö양병원제외)¬ É¯된 최종 간þ·간병통þÝ비스 ì용ÿ부ñ 180ÿ÷ 
경üÝ÷ý 퇴원Ç÷ 계Î É원중인 경우Õ는 간þ·간병통þÝ비스ì용 
질병É원ÿ당(1ÿ÷상180ÿ한÷)(Ö양병원제외)¬ É¯된 최종 간þ·간
병통þÝ비스 ì용ÿ의 ý ö음날을 퇴원ÿü 봅니ö.  

@ 예Þ A
최ÍÉ원Þ
최ÍÝ비스 
ì용ÿ

간þ·간병통þÝ비스ì용 
질병É원ÿ당÷ É¯된 최종 
간þ·간병통þÝ비스ì용ÿ

 
 ü장재¼

 퇴원Ç÷ 계ÎÉ원
ü장

(180ÿ)
ü장제외
(180ÿ)

ü장
(180ÿ)

e 피ü험×¬ ü장¼Þÿ ÷후 É원Ýí Þ료를 ¿던 중 ü험기간÷ 끝¼
을 때Õ÷ 퇴원Ý기 전까É의 계Î 중인 É원Õ 대Ýí는 제1ø(ü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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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É¯ìç)Õ 따ÿ 계Î ü장þ니ö.
f 피ü험×¬ 병원(단, Ö양병원 제외)을 ÷전Ýí É원한 경우Õ÷ 동ÿ한 

질병의 Þ료를 »É으ü 2Þ÷상 É원한 경우Õ는 계ÎÝí É원한 것으
ü üÅ 제1ø(ü험®의 É¯ìç)를 É용þ니ö.

g 피ü험×¬ 정당한 ÷ç Ç÷ É원기간 중 의ì의 ÉÞ를 따르É Ï은 
때Õ는 Þì는 간þ·간병통þÝ비스ì용 질병É원ÿ당(1ÿ÷상180ÿ한
÷)(Ö양병원제외)의 전부 또는 ÿ부를 É¯ÝÉ Ï÷니ö.

h 제1ø(ü험®의 É¯ìç)ÕÝ É¯ÿÚ는 간þ·간병통þÝ비스를 ä제 
ì용한 날Õ 대Ýí ì용ÿ을 þ산Ýí É용Ý며, ì용ÝÉ Ï은 ÿÚÕ 
대õÝ는 ü험®을 É¯ÝÉ Ï÷니ö.

i ü험Úø×와 Þì¬ 제1ø(ü험®의 É¯ìç)의 ü험® É¯ìçÕ 대
õ þ의ÝÉ 못할 때는 ü험Úø×와 Þì¬ ý께 제3×를 정Ýì ý 제
3×의 의견Õ 따를 Ú 있÷니ö. 제3×는 의료½ 제3ø(의료기관)Õ 규
정한 종þ병원 ÍÎ 전문의 중Õ 정Ý며, ü험® É¯ìç 판정Õ ü는 
의료비용은 Þì¬ 전æ 부öþ니ö.

제3ø(ü험®을 É¯ÝÉ Ï는 ìç)
d Þì는 ü통þ관 제5ø(ü험®을 É¯ÝÉ Ï는 ìç) 제1항ÕÝ 정한 

ìçü ü험® É¯ìç¬ À생한 때Õ는 ü험®을 É¯ÝÉ Ï÷니ö.
e 제1항 ÷외Õ÷ Þì는 ö음 중 õ² 한 ¬É ìçÕ 의Ýí ü험® É

¯ìç¬ À생한 때Õ는 ü험®을 É¯ÝÉ Ï÷니ö.
1. 피ü험×의 Þý를 제외한 정신É 기·장õ, 선천성 뇌질환 및 î신

상ä
2. 성병
3. 알콜중ø, ÷관성 þ품 또는 환제의 ý용 및 ì용
4. 질병을 원인으ü ÝÉ Ï는 신체검ì, 예방Ù종, 인공ç산, 불ÈÞà, 

제왕절¼Úà
5. 피ü, 권Ü, î신허þ 등을 Þ료Ý기 위한 Í정Þ료
6. 위생관½, ûº를 위한 성형Úà
7. 정상분만, Þü질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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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½ 제4ø의2(간þ·간병통þÝ비스 제공 등)A
d 간þㆍ간병통þÝ비스란 ü건ýÉ부Á으ü 정Ý는 É원 환×를 대

상으ü üþ× 등÷ 상üÝÉ Å니Ýì 간þì, 제80øÕ 따른 간
þø무ì 및 ý ¾Õ 간병É원인½(÷Ý ÷ øÕÝ <간þㆍ간병통
þÝ비스 제공인½=÷ÿ 한ö)Õ 의Ýí ÿ괄É으ü 제공되는 É
원Ý비스를 말한ö.

e ü건ýÉ부Á으ü 정Ý는 병원  ̄ 의료기관은 간þㆍ간병통þÝ비
스를 제공할 Ú 있÷ý ù½Ýíý 한ö.

f 제2항Õ 따ÿ 간þㆍ간병통þÝ비스를 제공Ý는 병원  ̄ 의료기관
(÷Ý ÷ øÕÝ <간þㆍ간병통þÝ비스 제공기관=÷ÿ 한ö)은 ü
건ýÉ부Á으ü 정Ý는 인½, Þ설, 운Ç 등의 기준을 준ÚÝíý 
한ö.

제4ø(É원의 정의와 장Í)
÷ û별þ관ÕÝ<É원=÷ÿ ý은 병원 또는 의원 등의 의ì, Þü의ì 또
는 한의ì의 면허를 ¬진 ×(÷Ý<의ì=ÿ þ니ö)Õ 의Ýí 질병의 Þ료
¬ 필ÖÝöì 인정된 경우üÝ, ×Ý 등ÕÝ의 Þ료¬ 곤란Ýí 의료½ 제
3ø(의료기관) 제2항Õ 정한 î내의 병원, 의원 또는 î외의 의료관련½Õ
Ý 정한 의료기관Õ ÉäÝí 의ì의 관½ÝÕ Þ료Õ 전념Ý는 것을 말þ
니ö.

@의료½ 제3ø(의료기관)A
e 의료기관은 ö음  þ와 같÷ í분한ö.
  1. 의원  ̄의료기관 : 의원, Þü의원, 한의원
  2. ø산원
  3. 병원  ̄의료기관 : 병원, Þü병원, 한방병원, Ö양병원, 정신병원, 

종þ병원   

제5ø(간þ·간병통þÝ비스의 정의)
÷ û별þ관Õ 있õÝ<간þ·간병통þÝ비스=ÿ ý은 의료½ 제4ø의2(간
þ·간병통þÝ비스 제공 등)ÕÝ 정한 간þ·간병통þÝ비스를 말þ니ö.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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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공공ü건의료Õ 관한 ½률=제2ø제3þÕ 따른 공공ü건의료기관 
중 ü건ýÉ부Á으ü 정Ý는 병원  ̄ 의료기관은 간þㆍ간병통þÝ
비스를 제공Ýíý 한ö. ÷ 경우 î¬ 및 É방×Þ단체는 필Ö한 
비용의 전부 또는 ÿ부를 É원할 Ú 있ö.

h 간þㆍ간병통þÝ비스 제공기관은 üþ× 등의 É원ä 내 상ü를 
제한Ýì 환× 병문ÍÕ 관한 기준을 ù련Ý는 등 Í전관½를 위
Ýí ù½Ýíý 한ö.

i 간þㆍ간병통þÝ비스 제공기관은 간þㆍ간병통þÝ비스 제공인½
의 근무환경 및 Ü우 ¼선을 위Ýí 필Ö한 É원을 Ýíý 한ö.

j î¬ 및 É방×Þ단체는 간þㆍ간병통þÝ비스의 제공ㆍ×대, 간þ
ㆍ간병통þÝ비스 제공인½의 원활한 Ú  ̄ 및 근무환경 ¼선을 위
Ýí 필Ö한 ÞÍ을 Ú¾Ýì ýÕ 따른 É원을 Ýíý 한ö.

※ 향후 관련 ½Á÷ ¼정된 경우 ¼정된 내용을 É용þ니ö.

@의료½ ÞÞ규ß 제1ø의4(간þ·간병통þÝ비스 제공 환× 및 제공 기관)A
d ½ 제4ø의2 제1항ÕÝ "ü건ýÉ부Á으ü 정Ý는 É원환×"란 ö

음  þ의 õ² Ý¸Õ õ당Ý는 É원 환×를 말한ö.
  1. 환×Õ 대한 진료 성÷  ̧ 질병 û성상 üþ× 등의 간병을 제

한할 필Ö¬ 있는 É원 환×
  2. 환×의 생활 í건÷  ̧ 경제 상황 등Õ 비Ýõ üþ× 등의 간병

÷ 현È히 곤란Ýöì 인정되는 É원환×
  3. ý ¾Õ 환×Õ 대한 의료관½상 의ìㆍÞü의ì 또는 한의ì¬ 

간þㆍ간병통þÝ비스¬ 필ÖÝöì 인정Ý는 É원 환×
e ½ 제4ø의2 제2항ÕÝ "ü건ýÉ부Á으ü 정Ý는 병원  ̄ 의료기

관"÷란 병원, Þü병원, 한방병원 및 종þ병원을 말한ö.
f ½ 제4ø의2 제3항ÕÝ "ü건ýÉ부Á으ü 정Ý는 인½, Þ설, 운

Ç 등의 기준"÷란 별표 1의2Õ 따른 기준을 말한ö.
g ½ 제4ø의2 제4항 전단ÕÝ "ü건ýÉ부Á으ü 정Ý는 병원  ̄ 의

료기관"÷란 병원, Þü병원, 한방병원 및 종þ병원을 말한ö. ö
만, ö음  þ의 õ² Ý¸Õ õ당Ý는 의료기관은 제외한ö.

  1.<군ü건의료Õ 관한 ½률=제2ø 제4þÕ 따른 군ü건의료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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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Þ료¼þ½=제16ø의2 제1항 제2þÕ 따ÿ ½무부장관÷ É정
Ý는 î¾정신의료기관

※ 향후 관련 ½Á÷ ¼정된 경우 ¼정된 내용을 É용þ니ö.
   
제6ø(ü험®의 청í)
ü험Úø×는 ö음의 Ý류를 제출Ýì ü험®을 청íÝíý þ니ö.

1. 청íÝ(Þì 양ß)
2. ìì증명Ý(진단Ý, 진료비계산Ý, É원Þ료×인Ý, 의ìÜ방전(Ü방ø

제비) 등의 ìì증명Ý는 의료½ 제3ø(의료기관)ÕÝ 규정한 î내의 
병원÷  ̧ 의원 또는 î외의 의료관련½ÕÝ 정한 의료기관ÕÝ À¯
한 것÷õý ý)

   단, 제5ø(간þ·간병통þÝ비스의 정의)ÕÝ 정한 간þ·간병통þÝ비스
를 ì용한 경우, 위의 ìì증명Ý는 Ý비스 ì용í부 및 ì용ÿ×를 
판단할 Ú 있는 Ý류÷õý þ니ö.

3. 신분증(ü민등ý증÷  ̧ 운전면허증 등 본인È을 ×인할 Ú 있는 ì진
÷ 붙은 정부기관ÕÝ ÀÞ한 신분증, 본인÷ Å닌 경우Õ는 본인의 
인¼증명Ý 또는 본인Ý명ìä×인Ý ÿý)

4. ý ¾Õ ü험Úø×¬ ü험®의 ÚÁÕ 필ÖÝí 제출Ý는 Ý류

제7ø(û별þ관의 Í멸)
d 피ü험×¬ ü험기간 중Õ ìý한 경우Õ는 ÷ û별þ관은 Í멸되며,

<ü험료 및 õþ환¯® 산출방½Ý=ÕÝ 정Ý는 ¼Õ 따ÿ Þì¬ É
¾한 ìý당Þ ÷ û별þ관의 계þ×É¾æ 및 û경üü험료를 É¯þ니ö.

e 제1항의 계þ×É¾æ É¯ìç¬ À생한 경우 계þ×는 무¼당 NH헤Å
½355건½ü험2404 ü통þ관(÷Ý<ü통þ관=÷ÿ þ니ö) 제7ø(ü험
®의 청í) 제1항의 Ý류 중 계þ×É¾æ É¯ü 관련된 Ý류를 제출Ý
ì 계þ×É¾æ을 청íÝíý þ니ö. 계þ×É¾æ의 É¯절ì는 ü통
þ관 제8ø(ü험®의 É¯절ì)의 규정을 따르며, É¯기ÿ의 ö음 날부
ñ É¯ÿ까É의 기간Õ 대한 ÷×의 계산은 ü험계þ대출÷율을 연단위 
ý½ü 계산þ니ö.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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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ø(준용규정)
÷ û별þ관ÕÝ 정ÝÉ Ï은 ì항은 ü통þ관을 따¾니ö.

2-64. 간호·간병통þÝ비스사용 질병È원일당(1일÷상180일한÷)
(종þ병원)(355간편¬È)ü장 특별약관

제1ø(ü험®의 É¯ìç)
d Þì는 ü험증권Õ 기재된 피ü험×¬ ÷ û별þ관의 ü험기간 중Õ 진

단×정된 질병으ü 종þ병원Õ É원Ýí Þ료를 ¿으며 제6ø(간þ·간병
통þÝ비스의 정의)ÕÝ 정한 간þ·간병통þÝ비스를 ì용한 경우Õ는 
ì용한 날Õ 대Ýí 1ÿ당 ÷ û별þ관의 ü험¬É®æ을 간þ·간병통þ
Ý비스ì용 질병É원ÿ당(1ÿ÷상180ÿ한÷)(종þ병원)ü ü험Úø×Õ
게 É¯þ니ö.

e 제1항의 간þ·간병통þÝ비스ì용 질병É원ÿ당(1ÿ÷상180ÿ한÷)(종þ
병원)의 É¯ÿÚ는 1Þ É원당 180ÿ을 한÷ü þ니ö.

제2ø(ü험® É¯Õ 관한 세부규정)
d 동ÿ한 질병의 Þ료를 »É으ü 2Þ ÷상 É원한 경우 ÷를 1Þ É원으

ü üÅ 제1ø(ü험®의 É¯ìç)를 É용þ니ö. ýÿ  ̧ 동ÿ한 질병Õ 
대한 É원÷ÿ÷ 간þ·간병통þÝ비스ì용 질병É원ÿ당(1ÿ÷상180ÿ한
÷)(종þ병원)÷ É¯된 최종É원의 최종 간þ·간병통þÝ비스 ì용ÿ부
ñ 180ÿ÷ 경üÝí ¼Þ한 É원은 Èü운 É원으ü 봅니ö. ö만, Å
래와 같÷ 간þ·간병통þÝ비스ì용 질병É원ÿ당(1ÿ÷상180ÿ한÷)(종
þ병원)÷ É¯된 최종 간þ·간병통þÝ비스 ì용ÿ부ñ 180ÿ÷ 경üÝ
÷ý 퇴원Ç÷ 계Î É원중인 경우Õ는 간þ·간병통þÝ비스ì용 질병É
원ÿ당(1ÿ÷상180ÿ한÷)(종þ병원)÷ É¯된 최종 간þ·간병통þÝ비
스 ì용ÿ의 ý ö음날을 퇴원ÿü 봅니ö.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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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Þ A
최ÍÉ원Þ
최ÍÝ비스 
ì용ÿ

간þ·간병통þÝ비스ì용 
질병É원ÿ당÷ É¯된 최종 
간þ·간병통þÝ비스ì용ÿ

 
 ü장재¼

 퇴원Ç÷ 계ÎÉ원
ü장

(180ÿ)
ü장제외
(180ÿ)

ü장
(180ÿ)

e 피ü험×¬ ü장¼Þÿ ÷후 É원Ýí Þ료를 ¿던 중 ü험기간÷ 끝¼
을 때Õ÷ 퇴원Ý기 전까É의 계Î 중인 É원Õ 대Ýí는 제1ø(ü험®
의 É¯ìç)Õ 따ÿ 계Î ü장þ니ö.

f 피ü험×¬ 병원을 ÷전Ýí É원한 경우Õ÷ 동ÿ한 질병의 Þ료를 »
É으ü 2Þ÷상 É원한 경우Õ는 계ÎÝí É원한 것으ü üÅ 제1ø(ü
험®의 É¯ìç)를 É용þ니ö.

g 피ü험×¬ 정당한 ÷ç Ç÷ É원기간 중 의ì의 ÉÞ를 따르É Ï은 
때Õ는 Þì는 간þ·간병통þÝ비스ì용 질병É원ÿ당(1ÿ÷상180ÿ한
÷)(종þ병원)의 전부 또는 ÿ부를 É¯ÝÉ Ï÷니ö.

h 제1ø(ü험®의 É¯ìç)ÕÝ É¯ÿÚ는 간þ·간병통þÝ비스를 ä제 
ì용한 날Õ 대Ýí ì용ÿ을 þ산Ýí É용Ý며, ì용ÝÉ Ï은 ÿÚÕ 
대õÝ는 ü험®을 É¯ÝÉ Ï÷니ö.

i ü험Úø×와 Þì¬ 제1ø(ü험®의 É¯ìç)의 ü험® É¯ìçÕ 대
õ þ의ÝÉ 못할 때는 ü험Úø×와 Þì¬ ý께 제3×를 정Ýì ý 제
3×의 의견Õ 따를 Ú 있÷니ö. 제3×는 의료½ 제3ø(의료기관)Õ 규
정한 종þ병원 ÍÎ 전문의 중Õ 정Ý며, ü험® É¯ìç 판정Õ ü는 
의료비용은 Þì¬ 전æ 부öþ니ö.

제3ø(ü험®을 É¯ÝÉ Ï는 ìç)
d Þì는 ü통þ관 제5ø(ü험®을 É¯ÝÉ Ï는 ìç) 제1항ÕÝ 정한 

ìçü ü험® É¯ìç¬ À생한 때Õ는 ü험®을 É¯ÝÉ Ï÷니ö.
e 제1항 ÷외Õ÷ Þì는 ö음 중 õ² 한 ¬É ìçÕ 의Ýí ü험® 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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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ìç¬ À생한 때Õ는 ü험®을 É¯ÝÉ Ï÷니ö.
1. 피ü험×의 Þý를 제외한 정신É 기·장õ, 선천성 뇌질환 및 î신

상ä
2. 성병
3. 알콜중ø, ÷관성 þ품 또는 환제의 ý용 및 ì용
4. 질병을 원인으ü ÝÉ Ï는 신체검ì, 예방Ù종, 인공ç산, 불ÈÞà, 

제왕절¼Úà
5. 피ü, 권Ü, î신허þ 등을 Þ료Ý기 위한 Í정Þ료
6. 위생관½, ûº를 위한 성형Úà
7. 정상분만, Þü질환

제4ø(종þ병원의 정의)
÷ û별þ관ÕÝ<종þ병원=÷ÿ ý은 의료½ 제3ø의3(종þ병원)ÕÝ 정
한 종þ병원을 말Ý며, 의료½ 제3ø의4(상¯종þ병원 É정)ÕÝ 정한 상¯
종þ병원을 ÿýþ니ö.

@ 의료½ 제3ø의3(종þ병원) A
d 종þ병원은 ö음  þ의 Ö건을 ¾Ýõý 한ö.
   1. 100¼ ÷상의 병상을 ¾출 것
   2. 100병상 ÷상 300병상 ÷Ý인 경우Õ는 내üㆍ외üㆍÍÅ청Í

년üㆍ산부인ü 중 3¼ 진료ü», Ç상의Þü, ù취통증의Þü
와 진단검ì의Þü 또는 병½ü를 ÿý한 7¼ ÷상의 진료ü»
을 ¾Ýì  진료ü»ùö 전ÎÝ는 전문의를 둘 것

   3. 300병상을 ÍüÝ는 경우Õ는 내ü, 외ü, ÍÅ청Í년ü, 산부
인ü, Ç상의Þü, ù취통증의Þü, 진단검ì의Þü 또는 병½
ü, 정신건½의Þü 및 Þü를 ÿý한 9¼ ÷상의 진료ü»을 
¾Ýì  진료ü»ùö 전ÎÝ는 전문의를 둘 것

e 종þ병원은 제1항 제2þ 또는 제3þÕ 따른 진료ü»(÷Ý ÷ 항
ÕÝ <필Ú진료ü»=÷ÿ 한ö) 외Õ 필ÖÝ면 Ý¬ü 진료ü»을 
설Þㆍ운Ç할 Ú 있ö. ÷ 경우 필Ú진료ü» 외의 진료ü»Õ 대
Ýí는 õ당 의료기관Õ 전ÎÝÉ Å니한 전문의를 둘 Ú 있ö.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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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½ 제4ø의2(간þ·간병통þÝ비스 제공 등)A
d 간þㆍ간병통þÝ비스란 ü건ýÉ부Á으ü 정Ý는 É원 환×를 대

상으ü üþ× 등÷ 상üÝÉ Å니Ýì 간þì, 제80øÕ 따른 간
þø무ì 및 ý ¾Õ 간병É원인½(÷Ý ÷ øÕÝ <간þㆍ간병통
þÝ비스 제공인½=÷ÿ 한ö)Õ 의Ýí ÿ괄É으ü 제공되는 É
원Ý비스를 말한ö.

e ü건ýÉ부Á으ü 정Ý는 병원  ̄ 의료기관은 간þㆍ간병통þÝ비
스를 제공할 Ú 있÷ý ù½Ýíý 한ö.

f 제2항Õ 따ÿ 간þㆍ간병통þÝ비스를 제공Ý는 병원  ̄ 의료기관
(÷Ý ÷ øÕÝ <간þㆍ간병통þÝ비스 제공기관=÷ÿ 한ö)은 ü
건ýÉ부Á으ü 정Ý는 인½, Þ설, 운Ç 등의 기준을 준ÚÝíý 
한ö.

g<공공ü건의료Õ 관한 ½률=제2ø제3þÕ 따른 공공ü건의료기관 
중 ü건ýÉ부Á으ü 정Ý는 병원  ̄ 의료기관은 간þㆍ간병통þÝ

제5ø(É원의 정의와 장Í)
÷ û별þ관ÕÝ<É원=÷ÿ ý은 병원 또는 의원 등의 의ì, Þü의ì 또
는 한의ì의 면허를 ¬진 ×(÷Ý<의ì=ÿ þ니ö)Õ 의Ýí Þ료¬ 필Ö
Ýöì 인정된 경우üÝ, ×Ý 등ÕÝ의 Þ료¬ 곤란Ýí 의료½ 제3ø(의
료기관) 제2항Õ 정한 î내의 병원, 의원 또는 î외의 의료관련½ÕÝ 정한 
의료기관Õ ÉäÝí 의ì의 관½ÝÕ Þ료Õ 전념Ý는 것을 말þ니ö.

@의료½ 제3ø(의료기관)A
e 의료기관은 ö음  þ와 같÷ í분한ö.
  1. 의원  ̄의료기관 : 의원, Þü의원, 한의원
  2. ø산원
  3. 병원  ̄ 의료기관 : 병원, Þü병원, 한방병원, Ö양병원, 정신병원, 

종þ병원   

제6ø(간þ·간병통þÝ비스의 정의)
÷ û별þ관Õ 있õÝ<간þ·간병통þÝ비스=ÿ ý은 의료½ 제4ø의2(간
þ·간병통þÝ비스 제공 등)ÕÝ 정한 간þ·간병통þÝ비스를 말þ니ö.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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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스를 제공Ýíý 한ö. ÷ 경우 î¬ 및 É방×Þ단체는 필Ö한 
비용의 전부 또는 ÿ부를 É원할 Ú 있ö.

h 간þㆍ간병통þÝ비스 제공기관은 üþ× 등의 É원ä 내 상ü를 
제한Ýì 환× 병문ÍÕ 관한 기준을 ù련Ý는 등 Í전관½를 위
Ýí ù½Ýíý 한ö.

i 간þㆍ간병통þÝ비스 제공기관은 간þㆍ간병통þÝ비스 제공인½
의 근무환경 및 Ü우 ¼선을 위Ýí 필Ö한 É원을 Ýíý 한ö.

j î¬ 및 É방×Þ단체는 간þㆍ간병통þÝ비스의 제공ㆍ×대, 간þ
ㆍ간병통þÝ비스 제공인½의 원활한 Ú  ̄ 및 근무환경 ¼선을 위
Ýí 필Ö한 ÞÍ을 Ú¾Ýì ýÕ 따른 É원을 Ýíý 한ö.

※ 향후 관련 ½Á÷ ¼정된 경우 ¼정된 내용을 É용þ니ö.

@의료½ ÞÞ규ß 제1ø의4(간þ·간병통þÝ비스 제공 환× 및 제공 기관)A
d ½ 제4ø의2 제1항ÕÝ "ü건ýÉ부Á으ü 정Ý는 É원환×"란 ö

음  þ의 õ² Ý¸Õ õ당Ý는 É원 환×를 말한ö.
  1. 환×Õ 대한 진료 성÷  ̧ 질병 û성상 üþ× 등의 간병을 제

한할 필Ö¬ 있는 É원 환×
  2. 환×의 생활 í건÷  ̧ 경제 상황 등Õ 비Ýõ üþ× 등의 간병

÷ 현È히 곤란Ýöì 인정되는 É원환×
  3. ý ¾Õ 환×Õ 대한 의료관½상 의ìㆍÞü의ì 또는 한의ì¬ 

간þㆍ간병통þÝ비스¬ 필ÖÝöì 인정Ý는 É원 환×
e ½ 제4ø의2 제2항ÕÝ "ü건ýÉ부Á으ü 정Ý는 병원  ̄ 의료기

관"÷란 병원, Þü병원, 한방병원 및 종þ병원을 말한ö.
f ½ 제4ø의2 제3항ÕÝ "ü건ýÉ부Á으ü 정Ý는 인½, Þ설, 운

Ç 등의 기준"÷란 별표 1의2Õ 따른 기준을 말한ö.
g ½ 제4ø의2 제4항 전단ÕÝ "ü건ýÉ부Á으ü 정Ý는 병원  ̄ 의

료기관"÷란 병원, Þü병원, 한방병원 및 종þ병원을 말한ö. ö
만, ö음  þ의 õ² Ý¸Õ õ당Ý는 의료기관은 제외한ö.

  1.<군ü건의료Õ 관한 ½률=제2ø 제4þÕ 따른 군ü건의료기관
  2.<Þ료¼þ½=제16ø의2 제1항 제2þÕ 따ÿ ½무부장관÷ É정

Ý는 î¾정신의료기관
※ 향후 관련 ½Á÷ ¼정된 경우 ¼정된 내용을 É용þ니ö.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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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ø(ü험®의 청í)
ü험Úø×는 ö음의 Ý류를 제출Ýì ü험®을 청íÝíý þ니ö.

1. 청íÝ(Þì 양ß)
2. ìì증명Ý(진단Ý, 진료비계산Ý, É원Þ료×인Ý, 의ìÜ방전(Ü방ø

제비) 등의 ìì증명Ý는 의료½ 제3ø(의료기관)ÕÝ 규정한 î내의 
병원÷  ̧ 의원 또는 î외의 의료관련½ÕÝ 정한 의료기관ÕÝ À¯
한 것÷õý ý)

   단, 제6ø(간þ·간병통þÝ비스의 정의)ÕÝ 정한 간þ·간병통þÝ비스
를 ì용한 경우, 위의 ìì증명Ý는 Ý비스 ì용í부 및 ì용ÿ×를 
판단할 Ú 있는 Ý류÷õý þ니ö.

3. 신분증(ü민등ý증÷  ̧ 운전면허증 등 본인È을 ×인할 Ú 있는 ì진
÷ 붙은 정부기관ÕÝ ÀÞ한 신분증, 본인÷ Å닌 경우Õ는 본인의 
인¼증명Ý 또는 본인Ý명ìä×인Ý ÿý)

4. ý ¾Õ ü험Úø×¬ ü험®의 ÚÁÕ 필ÖÝí 제출Ý는 Ý류

제8ø(û별þ관의 Í멸)
d 피ü험×¬ ü험기간 중Õ ìý한 경우Õ는 ÷ û별þ관은 Í멸되며,

<ü험료 및 õþ환¯® 산출방½Ý=ÕÝ 정Ý는 ¼Õ 따ÿ Þì¬ É
¾한 ìý당Þ ÷ û별þ관의 계þ×É¾æ 및 û경üü험료를 É¯þ니ö.

e 제1항의 계þ×É¾æ É¯ìç¬ À생한 경우 계þ×는 무¼당 NH헤Å
½355건½ü험2404 ü통þ관(÷Ý<ü통þ관=÷ÿ þ니ö) 제7ø(ü험
®의 청í) 제1항의 Ý류 중 계þ×É¾æ É¯ü 관련된 Ý류를 제출Ý
ì 계þ×É¾æ을 청íÝíý þ니ö. 계þ×É¾æ의 É¯절ì는 ü통
þ관 제8ø(ü험®의 É¯절ì)의 규정을 따르며, É¯기ÿ의 ö음 날부
ñ É¯ÿ까É의 기간Õ 대한 ÷×의 계산은 ü험계þ대출÷율을 연단위 
ý½ü 계산þ니ö.

제9ø(준용규정)
÷ û별þ관ÕÝ 정ÝÉ Ï은 ì항은 ü통þ관을 따¾니ö.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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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5. 간호·간병통þÝ비스사용 질병È원일당(1일÷상180일한÷)
(상¯종þ병원)(355간편¬È)ü장 특별약관

제1ø(ü험®의 É¯ìç)
d Þì는 ü험증권Õ 기재된 피ü험×¬ ÷ û별þ관의 ü험기간 중Õ 진

단×정된 질병으ü 상¯종þ병원Õ É원Ýí Þ료를 ¿으며 제6ø(간þ·
간병통þÝ비스의 정의)ÕÝ 정한 간þ·간병통þÝ비스를 ì용한 경우Õ
는 ì용한 날Õ 대Ýí 1ÿ당 ÷ û별þ관의 ü험¬É®æ을 간þ·간병
통þÝ비스ì용 질병É원ÿ당(1ÿ÷상180ÿ한÷)(상¯종þ병원)ü ü험
Úø×Õ게 É¯þ니ö.

e 제1항의 간þ·간병통þÝ비스ì용 질병É원ÿ당(1ÿ÷상180ÿ한÷)(상¯
종þ병원)의 É¯ÿÚ는 1Þ É원당 180ÿ을 한÷ü þ니ö.

제2ø(ü험® É¯Õ 관한 세부규정)
d 동ÿ한 질병의 Þ료를 »É으ü 2Þ ÷상 É원한 경우 ÷를 1Þ É원으

ü üÅ 제1ø(ü험®의 É¯ìç)를 É용þ니ö. ýÿ  ̧ 동ÿ한 질병Õ 
대한 É원÷ÿ÷ 간þ·간병통þÝ비스ì용 질병É원ÿ당(1ÿ÷상180ÿ한
÷)(상¯종þ병원)÷ É¯된 최종É원의 최종 간þ·간병통þÝ비스 ì용
ÿ부ñ 180ÿ÷ 경üÝí ¼Þ한 É원은 Èü운 É원으ü 봅니ö. ö만, 
Å래와 같÷ 간þ·간병통þÝ비스ì용 질병É원ÿ당(1ÿ÷상180ÿ한÷)
(상¯종þ병원)÷ É¯된 최종 간þ·간병통þÝ비스 ì용ÿ부ñ 180ÿ÷ 
경üÝ÷ý 퇴원Ç÷ 계Î É원중인 경우Õ는 간þ·간병통þÝ비스ì용 
질병É원ÿ당(1ÿ÷상180ÿ한÷)(상¯종þ병원)÷ É¯된 최종 간þ·간
병통þÝ비스 ì용ÿ의 ý ö음날을 퇴원ÿü 봅니ö.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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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Þ A
최ÍÉ원Þ
최ÍÝ비스 
ì용ÿ

간þ·간병통þÝ비스ì용 
질병É원ÿ당÷ É¯된 최종 
간þ·간병통þÝ비스ì용ÿ

 
 ü장재¼

 퇴원Ç÷ 계ÎÉ원
ü장

(180ÿ)
ü장제외
(180ÿ)

ü장
(180ÿ)

e 피ü험×¬ ü장¼Þÿ ÷후 É원Ýí Þ료를 ¿던 중 ü험기간÷ 끝¼
을 때Õ÷ 퇴원Ý기 전까É의 계Î 중인 É원Õ 대Ýí는 제1ø(ü험®
의 É¯ìç)Õ 따ÿ 계Î ü장þ니ö.

f 피ü험×¬ 병원을 ÷전Ýí É원한 경우Õ÷ 동ÿ한 질병의 Þ료를 »
É으ü 2Þ÷상 É원한 경우Õ는 계ÎÝí É원한 것으ü üÅ 제1ø(ü
험®의 É¯ìç)를 É용þ니ö.

g 피ü험×¬ 정당한 ÷ç Ç÷ É원기간 중 의ì의 ÉÞ를 따르É Ï은 
때Õ는 Þì는 간þ·간병통þÝ비스ì용 질병É원ÿ당(1ÿ÷상180ÿ한
÷)(상¯종þ병원)의 전부 또는 ÿ부를 É¯ÝÉ Ï÷니ö.

h 제1ø(ü험®의 É¯ìç)ÕÝ É¯ÿÚ는 간þ·간병통þÝ비스를 ä제 
ì용한 날Õ 대Ýí ì용ÿ을 þ산Ýí É용Ý며, ì용ÝÉ Ï은 ÿÚÕ 
대õÝ는 ü험®을 É¯ÝÉ Ï÷니ö.

i ü험Úø×와 Þì¬ 제1ø(ü험®의 É¯ìç)의 ü험® É¯ìçÕ 대
õ þ의ÝÉ 못할 때는 ü험Úø×와 Þì¬ ý께 제3×를 정Ýì ý 제
3×의 의견Õ 따를 Ú 있÷니ö. 제3×는 의료½ 제3ø(의료기관)Õ 규
정한 종þ병원 ÍÎ 전문의 중Õ 정Ý며, ü험® É¯ìç 판정Õ ü는 
의료비용은 Þì¬ 전æ 부öþ니ö.

제3ø(ü험®을 É¯ÝÉ Ï는 ìç)
d Þì는 ü통þ관 제5ø(ü험®을 É¯ÝÉ Ï는 ìç) 제1항ÕÝ 정한 

ìçü ü험® É¯ìç¬ À생한 때Õ는 ü험®을 É¯ÝÉ Ï÷니ö.
e 제1항 ÷외Õ÷ Þì는 ö음 중 õ² 한 ¬É ìçÕ 의Ýí ü험® 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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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료½ 제3ø의4(상¯종þ병원 É정) A
d ü건ýÉ부장관은 ö음  þ의 Ö건을 ¾춘 종þ병원 중ÕÝ 중

증질환Õ 대Ýí 난÷÷¬ 높은 의료Þ위를 전문É으ü Ý는 종þ
병원을 상¯종þ병원으ü É정할 Ú 있ö.

   1. ü건ýÉ부Á으ü 정Ý는 20¼ ÷상의 진료ü»을 ¾Ýì  
진료ü»ùö 전ÎÝ는 전문의를 둘 것  

   2. 제77ø제1항Õ 따ÿ 전문의¬ 되¼는 ×를 Ú련Þô는 기관ÿ 것
   3. ü건ýÉ부Á으ü 정Ý는 인½·Þ설·장비 등을 ¾출 것
   4. 질병군별(疾病群別) 환×í성 비율÷ ü건ýÉ부Á으ü 정Ý는 

기준Õ õ당할 것
e ü건ýÉ부장관은 제1항Õ 따른 É정을 Ý는 경우 제1항  þ의 

ì항 및 전문성 등Õ 대Ýí 평¬를 äÞÝíý 한ö.
f ü건ýÉ부장관은 제1항Õ 따ÿ 상¯종þ병원으ü É정¿은 종þ

병원Õ 대Ýí 3년ùö 제2항Õ 따른 평¬를 äÞÝí 재É정Ý거
 ̧É정을 취Í할 Ú 있ö.

¯ìç¬ À생한 때Õ는 ü험®을 É¯ÝÉ Ï÷니ö.
1. 피ü험×의 Þý를 제외한 정신É 기·장õ, 선천성 뇌질환 및 î신

상ä
2. 성병
3. 알콜중ø, ÷관성 þ품 또는 환제의 ý용 및 ì용
4. 질병을 원인으ü ÝÉ Ï는 신체검ì, 예방Ù종, 인공ç산, 불ÈÞà, 

제왕절¼Úà
5. 피ü, 권Ü, î신허þ 등을 Þ료Ý기 위한 Í정Þ료
6. 위생관½, ûº를 위한 성형Úà
7. 정상분만, Þü질환

제4ø(상¯종þ병원의 정의)
÷ û별þ관ÕÝ<상¯종þ병원=÷ÿ ý은 의료½ 제3ø의4(상¯종þ병원 
É정)ÕÝ 정한 상¯종þ병원을 말Ý며, 의료½ 및 관련 ½률÷ 변경되는 
경우Õ는 변경된 기준을 É용þ니ö.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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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 ü건ýÉ부장관은 제2항 및 제3항Õ 따른 평¬Æ무를 관계 전문기
관 또는 단체Õ 위Ñ할 Ú 있ö.

h 상¯종þ병원 É정·재É정의 기준·절ì 및 평¬Æ무의 위Ñ 절ì 
등Õ 관Ýí 필Ö한 ì항은 ü건ýÉ부Á으ü 정한ö.

@의료½ 제4ø의2(간þ·간병통þÝ비스 제공 등)A
d 간þㆍ간병통þÝ비스란 ü건ýÉ부Á으ü 정Ý는 É원 환×를 대

상으ü üþ× 등÷ 상üÝÉ Å니Ýì 간þì, 제80øÕ 따른 간
þø무ì 및 ý ¾Õ 간병É원인½(÷Ý ÷ øÕÝ <간þㆍ간병통
þÝ비스 제공인½=÷ÿ 한ö)Õ 의Ýí ÿ괄É으ü 제공되는 É
원Ý비스를 말한ö.

e ü건ýÉ부Á으ü 정Ý는 병원  ̄ 의료기관은 간þㆍ간병통þÝ비

  
제5ø(É원의 정의와 장Í)
÷ û별þ관ÕÝ<É원=÷ÿ ý은 병원 또는 의원 등의 의ì, Þü의ì 또
는 한의ì의 면허를 ¬진 ×(÷Ý<의ì=ÿ þ니ö)Õ 의Ýí Þ료¬ 필Ö
Ýöì 인정된 경우üÝ, ×Ý 등ÕÝ의 Þ료¬ 곤란Ýí 의료½ 제3ø(의
료기관) 제2항Õ 정한 î내의 병원, 의원 또는 î외의 의료관련½ÕÝ 정한 
의료기관Õ ÉäÝí 의ì의 관½ÝÕ Þ료Õ 전념Ý는 것을 말þ니ö.

@의료½ 제3ø(의료기관)A
e 의료기관은 ö음  þ와 같÷ í분한ö.
  1. 의원  ̄의료기관 : 의원, Þü의원, 한의원
  2. ø산원
  3. 병원  ̄의료기관 : 병원, Þü병원, 한방병원, Ö양병원, 정신병원, 

종þ병원   

제6ø(간þ·간병통þÝ비스의 정의)
÷ û별þ관Õ 있õÝ<간þ·간병통þÝ비스=ÿ ý은 의료½ 제4ø의2(간
þ·간병통þÝ비스 제공 등)ÕÝ 정한 간þ·간병통þÝ비스를 말þ니ö.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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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를 제공할 Ú 있÷ý ù½Ýíý 한ö.
f 제2항Õ 따ÿ 간þㆍ간병통þÝ비스를 제공Ý는 병원  ̄ 의료기관

(÷Ý ÷ øÕÝ <간þㆍ간병통þÝ비스 제공기관=÷ÿ 한ö)은 ü
건ýÉ부Á으ü 정Ý는 인½, Þ설, 운Ç 등의 기준을 준ÚÝíý 
한ö.

g<공공ü건의료Õ 관한 ½률=제2ø제3þÕ 따른 공공ü건의료기관 
중 ü건ýÉ부Á으ü 정Ý는 병원  ̄ 의료기관은 간þㆍ간병통þÝ
비스를 제공Ýíý 한ö. ÷ 경우 î¬ 및 É방×Þ단체는 필Ö한 
비용의 전부 또는 ÿ부를 É원할 Ú 있ö.

h 간þㆍ간병통þÝ비스 제공기관은 üþ× 등의 É원ä 내 상ü를 
제한Ýì 환× 병문ÍÕ 관한 기준을 ù련Ý는 등 Í전관½를 위
Ýí ù½Ýíý 한ö.

i 간þㆍ간병통þÝ비스 제공기관은 간þㆍ간병통þÝ비스 제공인½
의 근무환경 및 Ü우 ¼선을 위Ýí 필Ö한 É원을 Ýíý 한ö.

j î¬ 및 É방×Þ단체는 간þㆍ간병통þÝ비스의 제공ㆍ×대, 간þ
ㆍ간병통þÝ비스 제공인½의 원활한 Ú  ̄ 및 근무환경 ¼선을 위
Ýí 필Ö한 ÞÍ을 Ú¾Ýì ýÕ 따른 É원을 Ýíý 한ö.

※ 향후 관련 ½Á÷ ¼정된 경우 ¼정된 내용을 É용þ니ö.

@의료½ ÞÞ규ß 제1ø의4(간þ·간병통þÝ비스 제공 환× 및 제공 기관)A
d ½ 제4ø의2 제1항ÕÝ "ü건ýÉ부Á으ü 정Ý는 É원환×"란 ö

음  þ의 õ² Ý¸Õ õ당Ý는 É원 환×를 말한ö.
  1. 환×Õ 대한 진료 성÷  ̧ 질병 û성상 üþ× 등의 간병을 제

한할 필Ö¬ 있는 É원 환×
  2. 환×의 생활 í건÷  ̧ 경제 상황 등Õ 비Ýõ üþ× 등의 간병

÷ 현È히 곤란Ýöì 인정되는 É원환×
  3. ý ¾Õ 환×Õ 대한 의료관½상 의ìㆍÞü의ì 또는 한의ì¬ 

간þㆍ간병통þÝ비스¬ 필ÖÝöì 인정Ý는 É원 환×
e ½ 제4ø의2 제2항ÕÝ "ü건ýÉ부Á으ü 정Ý는 병원  ̄ 의료기

관"÷란 병원, Þü병원, 한방병원 및 종þ병원을 말한ö.
f ½ 제4ø의2 제3항ÕÝ "ü건ýÉ부Á으ü 정Ý는 인½, Þ설, 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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Ç 등의 기준"÷란 별표 1의2Õ 따른 기준을 말한ö.
g ½ 제4ø의2 제4항 전단ÕÝ "ü건ýÉ부Á으ü 정Ý는 병원  ̄ 의

료기관"÷란 병원, Þü병원, 한방병원 및 종þ병원을 말한ö. ö
만, ö음  þ의 õ² Ý¸Õ õ당Ý는 의료기관은 제외한ö.

  1.<군ü건의료Õ 관한 ½률=제2ø 제4þÕ 따른 군ü건의료기관
  2.<Þ료¼þ½=제16ø의2 제1항 제2þÕ 따ÿ ½무부장관÷ É정

Ý는 î¾정신의료기관
※ 향후 관련 ½Á÷ ¼정된 경우 ¼정된 내용을 É용þ니ö.

   
제7ø(ü험®의 청í)
ü험Úø×는 ö음의 Ý류를 제출Ýì ü험®을 청íÝíý þ니ö.

1. 청íÝ(Þì 양ß)
2. ìì증명Ý(진단Ý, 진료비계산Ý, É원Þ료×인Ý, 의ìÜ방전(Ü방ø

제비) 등의 ìì증명Ý는 의료½ 제3ø(의료기관)ÕÝ 규정한 î내의 
병원÷  ̧ 의원 또는 î외의 의료관련½ÕÝ 정한 의료기관ÕÝ À¯
한 것÷õý ý)

   단, 제6ø(간þ·간병통þÝ비스의 정의)ÕÝ 정한 간þ·간병통þÝ비스
를 ì용한 경우, 위의 ìì증명Ý는 Ý비스 ì용í부 및 ì용ÿ×를 
판단할 Ú 있는 Ý류÷õý þ니ö.

3. 신분증(ü민등ý증÷  ̧ 운전면허증 등 본인È을 ×인할 Ú 있는 ì진
÷ 붙은 정부기관ÕÝ ÀÞ한 신분증, 본인÷ Å닌 경우Õ는 본인의 
인¼증명Ý 또는 본인Ý명ìä×인Ý ÿý)

4. ý ¾Õ ü험Úø×¬ ü험®의 ÚÁÕ 필ÖÝí 제출Ý는 Ý류

제8ø(û별þ관의 Í멸)
d 피ü험×¬ ü험기간 중Õ ìý한 경우Õ는 ÷ û별þ관은 Í멸되며,

<ü험료 및 õþ환¯® 산출방½Ý=ÕÝ 정Ý는 ¼Õ 따ÿ Þì¬ É
¾한 ìý당Þ ÷ û별þ관의 계þ×É¾æ 및 û경üü험료를 É¯þ니ö.

e 제1항의 계þ×É¾æ É¯ìç¬ À생한 경우 계þ×는 무¼당 NH헤Å
½355건½ü험2404 ü통þ관(÷Ý<ü통þ관=÷ÿ þ니ö) 제7ø(ü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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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청í) 제1항의 Ý류 중 계þ×É¾æ É¯ü 관련된 Ý류를 제출
Ýì 계þ×É¾æ을 청íÝíý þ니ö. 계þ×É¾æ의 É¯절ì는 ü
통þ관 제8ø(ü험®의 É¯절ì)의 규정을 따르며, É¯기ÿ의 ö음 날
부ñ É¯ÿ까É의 기간Õ 대한 ÷×의 계산은 ü험계þ대출÷율을 연
단위 ý½ü 계산þ니ö.

제9ø(준용규정)
÷ û별þ관ÕÝ 정ÝÉ Ï은 ì항은 ü통þ관을 따¾니ö.

2-66. 간호·간병통þÝ비스사용 질병È원일당(1일÷상30일한÷)
(요양병원제외)(355간편¬È)ü장 특별약관

제1ø(ü험®의 É¯ìç)
d Þì는 ü험증권Õ 기재된 피ü험×¬ ÷ û별þ관의 ü험기간 중Õ 진

단×정된 질병으ü Ö양병원을 제외한 병원(한방병원을 ÿýþ니ö. ÷
Ý 같÷니ö)Õ É원Ýí Þ료를 ¿으며 제5ø(간þ·간병통þÝ비스의 
정의)ÕÝ 정한 간þ·간병통þÝ비스를 ì용한 경우Õ는 ì용한 날Õ 대
Ýí 1ÿ당 ÷ û별þ관의 ü험¬É®æ을 간þ·간병통þÝ비스ì용 질
병É원ÿ당(1ÿ÷상30ÿ한÷)(Ö양병원제외)ü ü험Úø×Õ게 É¯þ니ö.

e 제1항의 간þ·간병통þÝ비스ì용 질병É원ÿ당(1ÿ÷상30ÿ한÷)(Ö양
병원제외)의 É¯ÿÚ는 1Þ É원당 30ÿ을 한÷ü þ니ö.

제2ø(ü험® É¯Õ 관한 세부규정)
d 동ÿ한 질병의 Þ료를 »É으ü 2Þ ÷상 É원한 경우 ÷를 1Þ É원으

ü üÅ 제1ø(ü험®의 É¯ìç)를 É용þ니ö. ýÿ  ̧ 동ÿ한 질병Õ 
대한 É원÷ÿ÷ 간þ·간병통þÝ비스ì용 질병É원ÿ당(1ÿ÷상30ÿ한
÷)(Ö양병원제외)¬ É¯된 최종É원의 최종 간þ·간병통þÝ비스 ì용
ÿ부ñ 180ÿ÷ 경üÝí ¼Þ한 É원은 Èü운 É원으ü 봅니ö. ö만, 
Å래와 같÷ 간þ·간병통þÝ비스ì용 질병É원ÿ당(1ÿ÷상30ÿ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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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Ö양병원제외)¬ É¯된 최종 간þ·간병통þÝ비스 ì용ÿ부ñ 180ÿ÷ 
경üÝ÷ý 퇴원Ç÷ 계Î É원중인 경우Õ는 간þ·간병통þÝ비스ì용 
질병É원ÿ당(1ÿ÷상30ÿ한÷)(Ö양병원제외)¬ É¯된 최종 간þ·간병
통þÝ비스 ì용ÿ의 ý ö음날을 퇴원ÿü 봅니ö.  

@ 예Þ A
최ÍÉ원Þ
최ÍÝ비스 
ì용ÿ

간þ·간병통þÝ비스ì용 
질병É원ÿ당÷ É¯된 최종 
간þ·간병통þÝ비스ì용ÿ

 
 ü장재¼

 퇴원Ç÷ 계ÎÉ원
ü장

(30ÿ)
ü장제외
(180ÿ)

ü장
(30ÿ)

e 피ü험×¬ ü장¼Þÿ ÷후 É원Ýí Þ료를 ¿던 중 ü험기간÷ 끝¼
을 때Õ÷ 퇴원Ý기 전까É의 계Î 중인 É원Õ 대Ýí는 제1ø(ü험®
의 É¯ìç)Õ 따ÿ 계Î ü장þ니ö.

f 피ü험×¬ 병원(단, Ö양병원 제외)을 ÷전Ýí É원한 경우Õ÷ 동ÿ한 
질병의 Þ료를 »É으ü 2Þ÷상 É원한 경우Õ는 계ÎÝí É원한 것으
ü üÅ 제1ø(ü험®의 É¯ìç)를 É용þ니ö.

g 피ü험×¬ 정당한 ÷ç Ç÷ É원기간 중 의ì의 ÉÞ를 따르É Ï은 
때Õ는 Þì는 간þ·간병통þÝ비스ì용 질병É원ÿ당(1ÿ÷상30ÿ한÷)
(Ö양병원제외)의 전부 또는 ÿ부를 É¯ÝÉ Ï÷니ö.

h 제1ø(ü험®의 É¯ìç)ÕÝ É¯ÿÚ는 간þ·간병통þÝ비스를 ä제 
ì용한 날Õ 대Ýí ì용ÿ을 þ산Ýí É용Ý며, ì용ÝÉ Ï은 ÿÚÕ 
대õÝ는 ü험®을 É¯ÝÉ Ï÷니ö.

i ü험Úø×와 Þì¬ 제1ø(ü험®의 É¯ìç)의 ü험® É¯ìçÕ 대
õ þ의ÝÉ 못할 때는 ü험Úø×와 Þì¬ ý께 제3×를 정Ýì ý 제
3×의 의견Õ 따를 Ú 있÷니ö. 제3×는 의료½ 제3ø(의료기관)Õ 규
정한 종þ병원 ÍÎ 전문의 중Õ 정Ý며, ü험® É¯ìç 판정Õ ü는 
의료비용은 Þì¬ 전æ 부öþ니ö.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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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ø(ü험®을 É¯ÝÉ Ï는 ìç)
d Þì는 ü통þ관 제5ø(ü험®을 É¯ÝÉ Ï는 ìç) 제1항ÕÝ 정한 

ìçü ü험® É¯ìç¬ À생한 때Õ는 ü험®을 É¯ÝÉ Ï÷니ö.
e 제1항 ÷외Õ÷ Þì는 ö음 중 õ² 한 ¬É ìçÕ 의Ýí ü험® É

¯ìç¬ À생한 때Õ는 ü험®을 É¯ÝÉ Ï÷니ö.
1. 피ü험×의 Þý를 제외한 정신É 기·장õ, 선천성 뇌질환 및 î신

상ä
2. 성병
3. 알콜중ø, ÷관성 þ품 또는 환제의 ý용 및 ì용
4. 질병을 원인으ü ÝÉ Ï는 신체검ì, 예방Ù종, 인공ç산, 불ÈÞà, 

제왕절¼Úà
5. 피ü, 권Ü, î신허þ 등을 Þ료Ý기 위한 Í정Þ료
6. 위생관½, ûº를 위한 성형Úà
7. 정상분만, Þü질환

제4ø(É원의 정의와 장Í)
÷ û별þ관ÕÝ<É원=÷ÿ ý은 병원 또는 의원 등의 의ì, Þü의ì 또
는 한의ì의 면허를 ¬진 ×(÷Ý<의ì=ÿ þ니ö)Õ 의Ýí Þ료¬ 필Ö
Ýöì 인정된 경우üÝ, ×Ý 등ÕÝ의 Þ료¬ 곤란Ýí 의료½ 제3ø(의
료기관) 제2항Õ 정한 î내의 병원, 의원 또는 î외의 의료관련½ÕÝ 정한 
의료기관Õ ÉäÝí 의ì의 관½ÝÕ Þ료Õ 전념Ý는 것을 말þ니ö.

@의료½ 제3ø(의료기관)A
e 의료기관은 ö음  þ와 같÷ í분한ö.
  1. 의원  ̄의료기관 : 의원, Þü의원, 한의원
  2. ø산원
  3. 병원  ̄의료기관 : 병원, Þü병원, 한방병원, Ö양병원, 정신병원, 

종þ병원   

제5ø(간þ·간병통þÝ비스의 정의)
÷ û별þ관Õ 있õÝ<간þ·간병통þÝ비스=ÿ ý은 의료½ 제4ø의2(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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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½ ÞÞ규ß 제1ø의4(간þ·간병통þÝ비스 제공 환× 및 제공 기관)A
d ½ 제4ø의2 제1항ÕÝ "ü건ýÉ부Á으ü 정Ý는 É원환×"란 ö

음  þ의 õ² Ý¸Õ õ당Ý는 É원 환×를 말한ö.
  1. 환×Õ 대한 진료 성÷  ̧ 질병 û성상 üþ× 등의 간병을 제

þ·간병통þÝ비스 제공 등)ÕÝ 정한 간þ·간병통þÝ비스를 말þ니ö.

@의료½ 제4ø의2(간þ·간병통þÝ비스 제공 등)A
d 간þㆍ간병통þÝ비스란 ü건ýÉ부Á으ü 정Ý는 É원 환×를 대

상으ü üþ× 등÷ 상üÝÉ Å니Ýì 간þì, 제80øÕ 따른 간
þø무ì 및 ý ¾Õ 간병É원인½(÷Ý ÷ øÕÝ <간þㆍ간병통
þÝ비스 제공인½=÷ÿ 한ö)Õ 의Ýí ÿ괄É으ü 제공되는 É
원Ý비스를 말한ö.

e ü건ýÉ부Á으ü 정Ý는 병원  ̄ 의료기관은 간þㆍ간병통þÝ비
스를 제공할 Ú 있÷ý ù½Ýíý 한ö.

f 제2항Õ 따ÿ 간þㆍ간병통þÝ비스를 제공Ý는 병원  ̄ 의료기관
(÷Ý ÷ øÕÝ <간þㆍ간병통þÝ비스 제공기관=÷ÿ 한ö)은 ü
건ýÉ부Á으ü 정Ý는 인½, Þ설, 운Ç 등의 기준을 준ÚÝíý 
한ö.

g<공공ü건의료Õ 관한 ½률=제2ø제3þÕ 따른 공공ü건의료기관 
중 ü건ýÉ부Á으ü 정Ý는 병원  ̄ 의료기관은 간þㆍ간병통þÝ
비스를 제공Ýíý 한ö. ÷ 경우 î¬ 및 É방×Þ단체는 필Ö한 
비용의 전부 또는 ÿ부를 É원할 Ú 있ö.

h 간þㆍ간병통þÝ비스 제공기관은 üþ× 등의 É원ä 내 상ü를 
제한Ýì 환× 병문ÍÕ 관한 기준을 ù련Ý는 등 Í전관½를 위
Ýí ù½Ýíý 한ö.

i 간þㆍ간병통þÝ비스 제공기관은 간þㆍ간병통þÝ비스 제공인½
의 근무환경 및 Ü우 ¼선을 위Ýí 필Ö한 É원을 Ýíý 한ö.

j î¬ 및 É방×Þ단체는 간þㆍ간병통þÝ비스의 제공ㆍ×대, 간þ
ㆍ간병통þÝ비스 제공인½의 원활한 Ú  ̄ 및 근무환경 ¼선을 위
Ýí 필Ö한 ÞÍ을 Ú¾Ýì ýÕ 따른 É원을 Ýíý 한ö.

※ 향후 관련 ½Á÷ ¼정된 경우 ¼정된 내용을 É용þ니ö.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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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할 필Ö¬ 있는 É원 환×
  2. 환×의 생활 í건÷  ̧ 경제 상황 등Õ 비Ýõ üþ× 등의 간병

÷ 현È히 곤란Ýöì 인정되는 É원환×
  3. ý ¾Õ 환×Õ 대한 의료관½상 의ìㆍÞü의ì 또는 한의ì¬ 

간þㆍ간병통þÝ비스¬ 필ÖÝöì 인정Ý는 É원 환×
e ½ 제4ø의2 제2항ÕÝ "ü건ýÉ부Á으ü 정Ý는 병원  ̄ 의료기

관"÷란 병원, Þü병원, 한방병원 및 종þ병원을 말한ö.
f ½ 제4ø의2 제3항ÕÝ "ü건ýÉ부Á으ü 정Ý는 인½, Þ설, 운

Ç 등의 기준"÷란 별표 1의2Õ 따른 기준을 말한ö.
g ½ 제4ø의2 제4항 전단ÕÝ "ü건ýÉ부Á으ü 정Ý는 병원  ̄ 의

료기관"÷란 병원, Þü병원, 한방병원 및 종þ병원을 말한ö. ö
만, ö음  þ의 õ² Ý¸Õ õ당Ý는 의료기관은 제외한ö.

  1.<군ü건의료Õ 관한 ½률=제2ø 제4þÕ 따른 군ü건의료기관
  2.<Þ료¼þ½=제16ø의2 제1항 제2þÕ 따ÿ ½무부장관÷ É정

Ý는 î¾정신의료기관
※ 향후 관련 ½Á÷ ¼정된 경우 ¼정된 내용을 É용þ니ö.

        
제6ø(ü험®의 청í)
ü험Úø×는 ö음의 Ý류를 제출Ýì ü험®을 청íÝíý þ니ö.

1. 청íÝ(Þì 양ß)
2. ìì증명Ý(진단Ý, 진료비계산Ý, É원Þ료×인Ý, 의ìÜ방전(Ü방ø

제비) 등의 ìì증명Ý는 의료½ 제3ø(의료기관)ÕÝ 규정한 î내의 
병원÷  ̧ 의원 또는 î외의 의료관련½ÕÝ 정한 의료기관ÕÝ À¯
한 것÷õý ý)

   단, 제5ø(간þ·간병통þÝ비스의 정의)ÕÝ 정한 간þ·간병통þÝ비
스를 ì용한 경우, 위의 ìì증명Ý는 Ý비스 ì용í부 및 ì용ÿ×
를 판단할 Ú 있는 Ý류÷õý þ니ö.

3. 신분증(ü민등ý증÷  ̧ 운전면허증 등 본인È을 ×인할 Ú 있는 ì진
÷ 붙은 정부기관ÕÝ ÀÞ한 신분증, 본인÷ Å닌 경우Õ는 본인의 
인¼증명Ý 또는 본인Ý명ìä×인Ý ÿý)

4. ý ¾Õ ü험Úø×¬ ü험®의 ÚÁÕ 필ÖÝí 제출Ý는 Ý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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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ø(û별þ관의 Í멸)
d 피ü험×¬ ü험기간 중Õ ìý한 경우Õ는 ÷ û별þ관은 Í멸되며,

<ü험료 및 õþ환¯® 산출방½Ý=ÕÝ 정Ý는 ¼Õ 따ÿ Þì¬ É¾한 
ìý당Þ ÷ û별þ관의 계þ×É¾æ 및 û경üü험료를 É¯þ니ö.

e 제1항의 계þ×É¾æ É¯ìç¬ À생한 경우 계þ×는 무¼당 NH헤Å
½355건½ü험2404 ü통þ관(÷Ý<ü통þ관=÷ÿ þ니ö) 제7ø(ü험®
의 청í) 제1항의 Ý류 중 계þ×É¾æ É¯ü 관련된 Ý류를 제출Ýì 
계þ×É¾æ을 청íÝíý þ니ö. 계þ×É¾æ의 É¯절ì는 ü통þ
관 제8ø(ü험®의 É¯절ì)의 규정을 따르며, É¯기ÿ의 ö음 날부ñ 
É¯ÿ까É의 기간Õ 대한 ÷×의 계산은 ü험계þ대출÷율을 연단위 ý
½ü 계산þ니ö.

제8ø(준용규정)
÷ û별þ관ÕÝ 정ÝÉ Ï은 ì항은 ü통þ관을 따¾니ö.

2-67. 간호·간병통þÝ비스사용 질병È원일당(1일÷상30일한÷)
(종þ병원)(355간편¬È)ü장 특별약관

제1ø(ü험®의 É¯ìç)
d Þì는 ü험증권Õ 기재된 피ü험×¬ ÷ û별þ관의 ü험기간 중Õ 진

단×정된 질병으ü 종þ병원Õ É원Ýí Þ료를 ¿으며 제6ø(간þ·간병
통þÝ비스의 정의)ÕÝ 정한 간þ·간병통þÝ비스를 ì용한 경우Õ는 
ì용한 날Õ 대Ýí 1ÿ당 ÷ û별þ관의 ü험¬É®æ을 간þ·간병통þ
Ý비스ì용 질병É원ÿ당(1ÿ÷상30ÿ한÷)(종þ병원)ü ü험Úø×Õ게 
É¯þ니ö.

e 제1항의 간þ·간병통þÝ비스ì용 질병É원ÿ당(1ÿ÷상30ÿ한÷)(종þ
병원)의 É¯ÿÚ는 1Þ É원당 30ÿ을 한÷ü þ니ö.

제2ø(ü험® É¯Õ 관한 세부규정)
d 동ÿ한 질병의 Þ료를 »É으ü 2Þ ÷상 É원한 경우 ÷를 1Þ É원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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ü üÅ 제1ø(ü험®의 É¯ìç)를 É용þ니ö. ýÿ  ̧ 동ÿ한 질병Õ 
대한 É원÷ÿ÷ 간þ·간병통þÝ비스ì용 질병É원ÿ당(1ÿ÷상30ÿ한
÷)(종þ병원)÷ É¯된 최종É원의 최종 간þ·간병통þÝ비스 ì용ÿ부
ñ 180ÿ÷ 경üÝí ¼Þ한 É원은 Èü운 É원으ü 봅니ö. ö만, Å
래와 같÷ 간þ·간병통þÝ비스ì용 질병É원ÿ당(1ÿ÷상30ÿ한÷)(종
þ병원)÷ É¯된 최종 간þ·간병통þÝ비스 ì용ÿ부ñ 180ÿ÷ 경üÝ
÷ý 퇴원Ç÷ 계Î É원중인 경우Õ는 간þ·간병통þÝ비스ì용 질병É
원ÿ당(1ÿ÷상30ÿ한÷)(종þ병원)÷ É¯된 최종 간þ·간병통þÝ비스 
ì용ÿ의 ý ö음날을 퇴원ÿü 봅니ö.  

@ 예Þ A
최ÍÉ원Þ
최ÍÝ비스 
ì용ÿ

간þ·간병통þÝ비스ì용 
질병É원ÿ당÷ É¯된 최종 
간þ·간병통þÝ비스ì용ÿ

 
 ü장재¼

 퇴원Ç÷ 계ÎÉ원

ü장
(30ÿ)

ü장제외
(180ÿ)

ü장
(30ÿ)

e 피ü험×¬ ü장¼Þÿ ÷후 É원Ýí Þ료를 ¿던 중 ü험기간÷ 끝¼
을 때Õ÷ 퇴원Ý기 전까É의 계Î 중인 É원Õ 대Ýí는 제1ø(ü험®
의 É¯ìç)Õ 따ÿ 계Î ü장þ니ö.

f 피ü험×¬ 병원을 ÷전Ýí É원한 경우Õ÷ 동ÿ한 질병의 Þ료를 »
É으ü 2Þ÷상 É원한 경우Õ는 계ÎÝí É원한 것으ü üÅ 제1ø(ü
험®의 É¯ìç)를 É용þ니ö.

g 피ü험×¬ 정당한 ÷ç Ç÷ É원기간 중 의ì의 ÉÞ를 따르É Ï은 
때Õ는 Þì는 간þ·간병통þÝ비스ì용 질병É원ÿ당(1ÿ÷상30ÿ한
÷)(종þ병원)의 전부 또는 ÿ부를 É¯ÝÉ Ï÷니ö.

h 제1ø(ü험®의 É¯ìç)ÕÝ É¯ÿÚ는 간þ·간병통þÝ비스를 ä제 
ì용한 날Õ 대Ýí ì용ÿ을 þ산Ýí É용Ý며, ì용ÝÉ Ï은 ÿÚÕ 
대õÝ는 ü험®을 É¯ÝÉ Ï÷니ö.

i ü험Úø×와 Þì¬ 제1ø(ü험®의 É¯ìç)의 ü험® É¯ìçÕ 대



▶▶▶ 무배당 NH헤아림355건강보험2404(5~6종) 약관

- 422 -

@ 의료½ 제3ø의3(종þ병원) A
d 종þ병원은 ö음  þ의 Ö건을 ¾Ýõý 한ö.
  1. 100¼ ÷상의 병상을 ¾출 것
  2. 100병상 ÷상 300병상 ÷Ý인 경우Õ는 내üㆍ외üㆍÍÅ청Í년

üㆍ산부인ü 중 3¼ 진료ü», Ç상의Þü, ù취통증의Þü와 

õ þ의ÝÉ 못할 때는 ü험Úø×와 Þì¬ ý께 제3×를 정Ýì ý 제
3×의 의견Õ 따를 Ú 있÷니ö. 제3×는 의료½ 제3ø(의료기관)Õ 규
정한 종þ병원 ÍÎ 전문의 중Õ 정Ý며, ü험® É¯ìç 판정Õ ü는 
의료비용은 Þì¬ 전æ 부öþ니ö.

제3ø(ü험®을 É¯ÝÉ Ï는 ìç)
d Þì는 ü통þ관 제5ø(ü험®을 É¯ÝÉ Ï는 ìç) 제1항ÕÝ 정한 

ìçü ü험® É¯ìç¬ À생한 때Õ는 ü험®을 É¯ÝÉ Ï÷니ö.
e 제1항 ÷외Õ÷ Þì는 ö음 중 õ² 한 ¬É ìçÕ 의Ýí ü험® É

¯ìç¬ À생한 때Õ는 ü험®을 É¯ÝÉ Ï÷니ö.
1. 피ü험×의 Þý를 제외한 정신É 기·장õ, 선천성 뇌질환 및 î신

상ä
2. 성병
3. 알콜중ø, ÷관성 þ품 또는 환제의 ý용 및 ì용
4. 질병을 원인으ü ÝÉ Ï는 신체검ì, 예방Ù종, 인공ç산, 불ÈÞà, 

제왕절¼Úà
5. 피ü, 권Ü, î신허þ 등을 Þ료Ý기 위한 Í정Þ료
6. 위생관½, ûº를 위한 성형Úà
7. 정상분만, Þü질환

제4ø(종þ병원의 정의)
÷ û별þ관ÕÝ<종þ병원=÷ÿ ý은 의료½ 제3ø의3(종þ병원)ÕÝ 정
한 종þ병원을 말Ý며, 의료½ 제3ø의4(상¯종þ병원 É정)ÕÝ 정한 상¯
종þ병원을 ÿýþ니ö.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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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단검ì의Þü 또는 병½ü를 ÿý한 7¼ ÷상의 진료ü»을 
¾Ýì  진료ü»ùö 전ÎÝ는 전문의를 둘 것

  3. 300병상을 ÍüÝ는 경우Õ는 내ü, 외ü, ÍÅ청Í년ü, 산부인
ü, Ç상의Þü, ù취통증의Þü, 진단검ì의Þü 또는 병½ü, 
정신건½의Þü 및 Þü를 ÿý한 9¼ ÷상의 진료ü»을 ¾Ý
ì  진료ü»ùö 전ÎÝ는 전문의를 둘 것

e 종þ병원은 제1항 제2þ 또는 제3þÕ 따른 진료ü»(÷Ý ÷ 항
ÕÝ <필Ú진료ü»=÷ÿ 한ö) 외Õ 필ÖÝ면 Ý¬ü 진료ü»을 
설Þㆍ운Ç할 Ú 있ö. ÷ 경우 필Ú진료ü» 외의 진료ü»Õ 대
Ýí는 õ당 의료기관Õ 전ÎÝÉ Å니한 전문의를 둘 Ú 있ö.

제5ø(É원의 정의와 장Í)
÷ û별þ관ÕÝ<É원=÷ÿ ý은 병원 또는 의원 등의 의ì, Þü의ì 또
는 한의ì의 면허를 ¬진 ×(÷Ý<의ì=ÿ þ니ö)Õ 의Ýí Þ료¬ 필Ö
Ýöì 인정된 경우üÝ, ×Ý 등ÕÝ의 Þ료¬ 곤란Ýí 의료½ 제3ø(의
료기관) 제2항Õ 정한 î내의 병원, 의원 또는 î외의 의료관련½ÕÝ 정한 
의료기관Õ ÉäÝí 의ì의 관½ÝÕ Þ료Õ 전념Ý는 것을 말þ니ö.

@의료½ 제3ø(의료기관)A
e 의료기관은 ö음  þ와 같÷ í분한ö.
  1. 의원  ̄의료기관 : 의원, Þü의원, 한의원
  2. ø산원
  3. 병원  ̄ 의료기관 : 병원, Þü병원, 한방병원, Ö양병원, 정신병원, 

종þ병원   

제6ø(간þ·간병통þÝ비스의 정의)
÷ û별þ관Õ 있õÝ<간þ·간병통þÝ비스=ÿ ý은 의료½ 제4ø의2(간þ·
간병통þÝ비스 제공 등)ÕÝ 정한 간þ·간병통þÝ비스를 말þ니ö.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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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½ ÞÞ규ß 제1ø의4(간þ·간병통þÝ비스 제공 환× 및 제공 기관)A
d ½ 제4ø의2 제1항ÕÝ "ü건ýÉ부Á으ü 정Ý는 É원환×"란 ö

음  þ의 õ² Ý¸Õ õ당Ý는 É원 환×를 말한ö.
  1. 환×Õ 대한 진료 성÷  ̧ 질병 û성상 üþ× 등의 간병을 제

한할 필Ö¬ 있는 É원 환×

@의료½ 제4ø의2(간þ·간병통þÝ비스 제공 등)A
d 간þㆍ간병통þÝ비스란 ü건ýÉ부Á으ü 정Ý는 É원 환×를 대

상으ü üþ× 등÷ 상üÝÉ Å니Ýì 간þì, 제80øÕ 따른 간
þø무ì 및 ý ¾Õ 간병É원인½(÷Ý ÷ øÕÝ <간þㆍ간병통
þÝ비스 제공인½=÷ÿ 한ö)Õ 의Ýí ÿ괄É으ü 제공되는 É
원Ý비스를 말한ö.

e ü건ýÉ부Á으ü 정Ý는 병원  ̄ 의료기관은 간þㆍ간병통þÝ비
스를 제공할 Ú 있÷ý ù½Ýíý 한ö.

f 제2항Õ 따ÿ 간þㆍ간병통þÝ비스를 제공Ý는 병원  ̄ 의료기관
(÷Ý ÷ øÕÝ <간þㆍ간병통þÝ비스 제공기관=÷ÿ 한ö)은 ü
건ýÉ부Á으ü 정Ý는 인½, Þ설, 운Ç 등의 기준을 준ÚÝíý 
한ö.

g<공공ü건의료Õ 관한 ½률=제2ø제3þÕ 따른 공공ü건의료기관 
중 ü건ýÉ부Á으ü 정Ý는 병원  ̄ 의료기관은 간þㆍ간병통þÝ
비스를 제공Ýíý 한ö. ÷ 경우 î¬ 및 É방×Þ단체는 필Ö한 
비용의 전부 또는 ÿ부를 É원할 Ú 있ö.

h 간þㆍ간병통þÝ비스 제공기관은 üþ× 등의 É원ä 내 상ü를 
제한Ýì 환× 병문ÍÕ 관한 기준을 ù련Ý는 등 Í전관½를 위
Ýí ù½Ýíý 한ö.

i 간þㆍ간병통þÝ비스 제공기관은 간þㆍ간병통þÝ비스 제공인½
의 근무환경 및 Ü우 ¼선을 위Ýí 필Ö한 É원을 Ýíý 한ö.

j î¬ 및 É방×Þ단체는 간þㆍ간병통þÝ비스의 제공ㆍ×대, 간þ
ㆍ간병통þÝ비스 제공인½의 원활한 Ú  ̄ 및 근무환경 ¼선을 위
Ýí 필Ö한 ÞÍ을 Ú¾Ýì ýÕ 따른 É원을 Ýíý 한ö.

※ 향후 관련 ½Á÷ ¼정된 경우 ¼정된 내용을 É용þ니ö.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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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환×의 생활 í건÷  ̧ 경제 상황 등Õ 비Ýõ üþ× 등의 간병
÷ 현È히 곤란Ýöì 인정되는 É원환×

  3. ý ¾Õ 환×Õ 대한 의료관½상 의ìㆍÞü의ì 또는 한의ì¬ 
간þㆍ간병통þÝ비스¬ 필ÖÝöì 인정Ý는 É원 환×

e ½ 제4ø의2 제2항ÕÝ "ü건ýÉ부Á으ü 정Ý는 병원  ̄ 의료기
관"÷란 병원, Þü병원, 한방병원 및 종þ병원을 말한ö.

f ½ 제4ø의2 제3항ÕÝ "ü건ýÉ부Á으ü 정Ý는 인½, Þ설, 운
Ç 등의 기준"÷란 별표 1의2Õ 따른 기준을 말한ö.

g ½ 제4ø의2 제4항 전단ÕÝ "ü건ýÉ부Á으ü 정Ý는 병원  ̄ 의
료기관"÷란 병원, Þü병원, 한방병원 및 종þ병원을 말한ö. ö
만, ö음  þ의 õ² Ý¸Õ õ당Ý는 의료기관은 제외한ö.

  1.<군ü건의료Õ 관한 ½률=제2ø 제4þÕ 따른 군ü건의료기관
  2.<Þ료¼þ½=제16ø의2 제1항 제2þÕ 따ÿ ½무부장관÷ É정

Ý는 î¾정신의료기관
※ 향후 관련 ½Á÷ ¼정된 경우 ¼정된 내용을 É용þ니ö.

   
제7ø(ü험®의 청í)
ü험Úø×는 ö음의 Ý류를 제출Ýì ü험®을 청íÝíý þ니ö.

1. 청íÝ(Þì 양ß)
2. ìì증명Ý(진단Ý, 진료비계산Ý, É원Þ료×인Ý, 의ìÜ방전(Ü방ø

제비) 등의 ìì증명Ý는 의료½ 제3ø(의료기관)ÕÝ 규정한 î내의 
병원÷  ̧ 의원 또는 î외의 의료관련½ÕÝ 정한 의료기관ÕÝ À¯
한 것÷õý ý)

   단, 제6ø(간þ·간병통þÝ비스의 정의)ÕÝ 정한 간þ·간병통þÝ비스
를 ì용한 경우, 위의 ìì증명Ý는 Ý비스 ì용í부 및 ì용ÿ×를 
판단할 Ú 있는 Ý류÷õý þ니ö.

3. 신분증(ü민등ý증÷  ̧ 운전면허증 등 본인È을 ×인할 Ú 있는 ì진
÷ 붙은 정부기관ÕÝ ÀÞ한 신분증, 본인÷ Å닌 경우Õ는 본인의 
인¼증명Ý 또는 본인Ý명ìä×인Ý ÿý)

4. ý ¾Õ ü험Úø×¬ ü험®의 ÚÁÕ 필ÖÝí 제출Ý는 Ý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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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ø(û별þ관의 Í멸)
d 피ü험×¬ ü험기간 중Õ ìý한 경우Õ는 ÷ û별þ관은 Í멸되며,

<ü험료 및 õþ환¯® 산출방½Ý=ÕÝ 정Ý는 ¼Õ 따ÿ Þì¬ É
¾한 ìý당Þ ÷ û별þ관의 계þ×É¾æ 및 û경üü험료를 É¯þ니ö.

e 제1항의 계þ×É¾æ É¯ìç¬ À생한 경우 계þ×는 무¼당 NH헤Å
½355건½ü험2404 ü통þ관(÷Ý<ü통þ관=÷ÿ þ니ö) 제7ø(ü험
®의 청í) 제1항의 Ý류 중 계þ×É¾æ É¯ü 관련된 Ý류를 제출Ý
ì 계þ×É¾æ을 청íÝíý þ니ö. 계þ×É¾æ의 É¯절ì는 ü통
þ관 제8ø(ü험®의 É¯절ì)의 규정을 따르며, É¯기ÿ의 ö음 날부
ñ É¯ÿ까É의 기간Õ 대한 ÷×의 계산은 ü험계þ대출÷율을 연단위 
ý½ü 계산þ니ö.

제9ø(준용규정)
÷ û별þ관ÕÝ 정ÝÉ Ï은 ì항은 ü통þ관을 따¾니ö.

2-68. 간호·간병통þÝ비스사용 질병È원일당(1일÷상30일한÷)
(상¯종þ병원)(355간편¬È)ü장 특별약관

제1ø(ü험®의 É¯ìç)
d Þì는 ü험증권Õ 기재된 피ü험×¬ ÷ û별þ관의 ü험기간 중Õ 진

단×정된 질병으ü 상¯종þ병원Õ É원Ýí Þ료를 ¿으며 제6ø(간þ·
간병통þÝ비스의 정의)ÕÝ 정한 간þ·간병통þÝ비스를 ì용한 경우Õ
는 ì용한 날Õ 대Ýí 1ÿ당 ÷ û별þ관의 ü험¬É®æ을 간þ·간병
통þÝ비스ì용 질병É원ÿ당(1ÿ÷상30ÿ한÷)(상¯종þ병원)ü ü험Ú
ø×Õ게 É¯þ니ö.

e 제1항의 간þ·간병통þÝ비스ì용 질병É원ÿ당(1ÿ÷상30ÿ한÷)(상¯
종þ병원)의 É¯ÿÚ는 1Þ É원당 30ÿ을 한÷ü þ니ö.

제2ø(ü험® É¯Õ 관한 세부규정)
d 동ÿ한 질병의 Þ료를 »É으ü 2Þ ÷상 É원한 경우 ÷를 1Þ É원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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ü üÅ 제1ø(ü험®의 É¯ìç)를 É용þ니ö. ýÿ  ̧ 동ÿ한 질병Õ 
대한 É원÷ÿ÷ 간þ·간병통þÝ비스ì용 질병É원ÿ당(1ÿ÷상30ÿ한
÷)(상¯종þ병원)÷ É¯된 최종É원의 최종 간þ·간병통þÝ비스 ì용
ÿ부ñ 180ÿ÷ 경üÝí ¼Þ한 É원은 Èü운 É원으ü 봅니ö. ö만, 
Å래와 같÷ 간þ·간병통þÝ비스ì용 질병É원ÿ당(1ÿ÷상30ÿ한÷)
(상¯종þ병원)÷ É¯된 최종 간þ·간병통þÝ비스 ì용ÿ부ñ 180ÿ÷ 
경üÝ÷ý 퇴원Ç÷ 계Î É원중인 경우Õ는 간þ·간병통þÝ비스ì용 
질병É원ÿ당(1ÿ÷상30ÿ한÷)(상¯종þ병원)÷ É¯된 최종 간þ·간병
통þÝ비스 ì용ÿ의 ý ö음날을 퇴원ÿü 봅니ö.  

@ 예Þ A
최ÍÉ원Þ
최ÍÝ비스 
ì용ÿ

간þ·간병통þÝ비스ì용 
질병É원ÿ당÷ É¯된 최종 
간þ·간병통þÝ비스ì용ÿ

 
 ü장재¼

 퇴원Ç÷ 계ÎÉ원
ü장

(30ÿ)
ü장제외
(180ÿ)

ü장
(30ÿ)

e 피ü험×¬ ü장¼Þÿ ÷후 É원Ýí Þ료를 ¿던 중 ü험기간÷ 끝¼
을 때Õ÷ 퇴원Ý기 전까É의 계Î 중인 É원Õ 대Ýí는 제1ø(ü험®
의 É¯ìç)Õ 따ÿ 계Î ü장þ니ö.

f 피ü험×¬ 병원을 ÷전Ýí É원한 경우Õ÷ 동ÿ한 질병의 Þ료를 »
É으ü 2Þ÷상 É원한 경우Õ는 계ÎÝí É원한 것으ü üÅ 제1ø(ü
험®의 É¯ìç)를 É용þ니ö.

g 피ü험×¬ 정당한 ÷ç Ç÷ É원기간 중 의ì의 ÉÞ를 따르É Ï은 
때Õ는 Þì는 간þ·간병통þÝ비스ì용 질병É원ÿ당(1ÿ÷상30ÿ한
÷)(상¯종þ병원)의 전부 또는 ÿ부를 É¯ÝÉ Ï÷니ö.

h 제1ø(ü험®의 É¯ìç)ÕÝ É¯ÿÚ는 간þ·간병통þÝ비스를 ä제 
ì용한 날Õ 대Ýí ì용ÿ을 þ산Ýí É용Ý며, ì용ÝÉ Ï은 ÿÚÕ 
대õÝ는 ü험®을 É¯ÝÉ Ï÷니ö.

i ü험Úø×와 Þì¬ 제1ø(ü험®의 É¯ìç)의 ü험® É¯ìçÕ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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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료½ 제3ø의4(상¯종þ병원 É정) A
d ü건ýÉ부장관은 ö음  þ의 Ö건을 ¾춘 종þ병원 중ÕÝ 중

증질환Õ 대Ýí 난÷÷¬ 높은 의료Þ위를 전문É으ü Ý는 종þ
병원을 상¯종þ병원으ü É정할 Ú 있ö.

  1. ü건ýÉ부Á으ü 정Ý는 20¼ ÷상의 진료ü»을 ¾Ýì  진

õ þ의ÝÉ 못할 때는 ü험Úø×와 Þì¬ ý께 제3×를 정Ýì ý 제
3×의 의견Õ 따를 Ú 있÷니ö. 제3×는 의료½ 제3ø(의료기관)Õ 규
정한 종þ병원 ÍÎ 전문의 중Õ 정Ý며, ü험® É¯ìç 판정Õ ü는 
의료비용은 Þì¬ 전æ 부öþ니ö.

제3ø(ü험®을 É¯ÝÉ Ï는 ìç)
d Þì는 ü통þ관 제5ø(ü험®을 É¯ÝÉ Ï는 ìç) 제1항ÕÝ 정한 

ìçü ü험® É¯ìç¬ À생한 때Õ는 ü험®을 É¯ÝÉ Ï÷니ö.
e 제1항 ÷외Õ÷ Þì는 ö음 중 õ² 한 ¬É ìçÕ 의Ýí ü험® É

¯ìç¬ À생한 때Õ는 ü험®을 É¯ÝÉ Ï÷니ö.
1. 피ü험×의 Þý를 제외한 정신É 기·장õ, 선천성 뇌질환 및 î신

상ä
2. 성병
3. 알콜중ø, ÷관성 þ품 또는 환제의 ý용 및 ì용
4. 질병을 원인으ü ÝÉ Ï는 신체검ì, 예방Ù종, 인공ç산, 불ÈÞà, 

제왕절¼Úà
5. 피ü, 권Ü, î신허þ 등을 Þ료Ý기 위한 Í정Þ료
6. 위생관½, ûº를 위한 성형Úà
7. 정상분만, Þü질환

제4ø(상¯종þ병원의 정의)
÷ û별þ관ÕÝ<상¯종þ병원=÷ÿ ý은 의료½ 제3ø의4(상¯종þ병원 
É정)ÕÝ 정한 상¯종þ병원을 말Ý며, 의료½ 및 관련 ½률÷ 변경되는 
경우Õ는 변경된 기준을 É용þ니ö.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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료ü»ùö 전ÎÝ는 전문의를 둘 것  
   2. 제77ø제1항Õ 따ÿ 전문의¬ 되¼는 ×를 Ú련Þô는 기관ÿ 것
   3. ü건ýÉ부Á으ü 정Ý는 인½·Þ설·장비 등을 ¾출 것
   4. 질병군별(疾病群別) 환×í성 비율÷ ü건ýÉ부Á으ü 정Ý는 

기준Õ õ당할 것
e ü건ýÉ부장관은 제1항Õ 따른 É정을 Ý는 경우 제1항  þ의 

ì항 및 전문성 등Õ 대Ýí 평¬를 äÞÝíý 한ö.
f ü건ýÉ부장관은 제1항Õ 따ÿ 상¯종þ병원으ü É정¿은 종þ

병원Õ 대Ýí 3년ùö 제2항Õ 따른 평¬를 äÞÝí 재É정Ý거
 ̧É정을 취Í할 Ú 있ö.

g ü건ýÉ부장관은 제2항 및 제3항Õ 따른 평¬Æ무를 관계 전문기
관 또는 단체Õ 위Ñ할 Ú 있ö.

h 상¯종þ병원 É정·재É정의 기준·절ì 및 평¬Æ무의 위Ñ 절ì 
등Õ 관Ýí 필Ö한 ì항은 ü건ýÉ부Á으ü 정한ö.

제5ø(É원의 정의와 장Í)
÷ û별þ관ÕÝ<É원=÷ÿ ý은 병원 또는 의원 등의 의ì, Þü의ì 또
는 한의ì의 면허를 ¬진 ×(÷Ý<의ì=ÿ þ니ö)Õ 의Ýí Þ료¬ 필Ö
Ýöì 인정된 경우üÝ, ×Ý 등ÕÝ의 Þ료¬ 곤란Ýí 의료½ 제3ø(의
료기관) 제2항Õ 정한 î내의 병원, 의원 또는 î외의 의료관련½ÕÝ 정한 
의료기관Õ ÉäÝí 의ì의 관½ÝÕ Þ료Õ 전념Ý는 것을 말þ니ö.

@의료½ 제3ø(의료기관)A
e 의료기관은 ö음  þ와 같÷ í분한ö.
  1. 의원  ̄의료기관 : 의원, Þü의원, 한의원
  2. ø산원
  3. 병원  ̄의료기관 : 병원, Þü병원, 한방병원, Ö양병원, 정신병원, 

종þ병원   

제6ø(간þ·간병통þÝ비스의 정의)
÷ û별þ관Õ 있õÝ<간þ·간병통þÝ비스=ÿ ý은 의료½ 제4ø의2(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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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½ ÞÞ규ß 제1ø의4(간þ·간병통þÝ비스 제공 환× 및 제공 기관)A
d ½ 제4ø의2 제1항ÕÝ "ü건ýÉ부Á으ü 정Ý는 É원환×"란 ö

음  þ의 õ² Ý¸Õ õ당Ý는 É원 환×를 말한ö.
  1. 환×Õ 대한 진료 성÷  ̧ 질병 û성상 üþ× 등의 간병을 제

þ·간병통þÝ비스 제공 등)ÕÝ 정한 간þ·간병통þÝ비스를 말þ니ö.

@의료½ 제4ø의2(간þ·간병통þÝ비스 제공 등)A
d 간þㆍ간병통þÝ비스란 ü건ýÉ부Á으ü 정Ý는 É원 환×를 대

상으ü üþ× 등÷ 상üÝÉ Å니Ýì 간þì, 제80øÕ 따른 간
þø무ì 및 ý ¾Õ 간병É원인½(÷Ý ÷ øÕÝ <간þㆍ간병통
þÝ비스 제공인½=÷ÿ 한ö)Õ 의Ýí ÿ괄É으ü 제공되는 É
원Ý비스를 말한ö.

e ü건ýÉ부Á으ü 정Ý는 병원  ̄ 의료기관은 간þㆍ간병통þÝ비
스를 제공할 Ú 있÷ý ù½Ýíý 한ö.

f 제2항Õ 따ÿ 간þㆍ간병통þÝ비스를 제공Ý는 병원  ̄ 의료기관
(÷Ý ÷ øÕÝ <간þㆍ간병통þÝ비스 제공기관=÷ÿ 한ö)은 ü
건ýÉ부Á으ü 정Ý는 인½, Þ설, 운Ç 등의 기준을 준ÚÝíý 
한ö.

g<공공ü건의료Õ 관한 ½률=제2ø제3þÕ 따른 공공ü건의료기관 
중 ü건ýÉ부Á으ü 정Ý는 병원  ̄ 의료기관은 간þㆍ간병통þÝ
비스를 제공Ýíý 한ö. ÷ 경우 î¬ 및 É방×Þ단체는 필Ö한 
비용의 전부 또는 ÿ부를 É원할 Ú 있ö.

h 간þㆍ간병통þÝ비스 제공기관은 üþ× 등의 É원ä 내 상ü를 
제한Ýì 환× 병문ÍÕ 관한 기준을 ù련Ý는 등 Í전관½를 위
Ýí ù½Ýíý 한ö.

i 간þㆍ간병통þÝ비스 제공기관은 간þㆍ간병통þÝ비스 제공인½
의 근무환경 및 Ü우 ¼선을 위Ýí 필Ö한 É원을 Ýíý 한ö.

j î¬ 및 É방×Þ단체는 간þㆍ간병통þÝ비스의 제공ㆍ×대, 간þ
ㆍ간병통þÝ비스 제공인½의 원활한 Ú  ̄ 및 근무환경 ¼선을 위
Ýí 필Ö한 ÞÍ을 Ú¾Ýì ýÕ 따른 É원을 Ýíý 한ö.

※ 향후 관련 ½Á÷ ¼정된 경우 ¼정된 내용을 É용þ니ö.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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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할 필Ö¬ 있는 É원 환×
  2. 환×의 생활 í건÷  ̧ 경제 상황 등Õ 비Ýõ üþ× 등의 간병

÷ 현È히 곤란Ýöì 인정되는 É원환×
  3. ý ¾Õ 환×Õ 대한 의료관½상 의ìㆍÞü의ì 또는 한의ì¬ 

간þㆍ간병통þÝ비스¬ 필ÖÝöì 인정Ý는 É원 환×
e ½ 제4ø의2 제2항ÕÝ "ü건ýÉ부Á으ü 정Ý는 병원  ̄ 의료기

관"÷란 병원, Þü병원, 한방병원 및 종þ병원을 말한ö.
f ½ 제4ø의2 제3항ÕÝ "ü건ýÉ부Á으ü 정Ý는 인½, Þ설, 운

Ç 등의 기준"÷란 별표 1의2Õ 따른 기준을 말한ö.
g ½ 제4ø의2 제4항 전단ÕÝ "ü건ýÉ부Á으ü 정Ý는 병원  ̄ 의

료기관"÷란 병원, Þü병원, 한방병원 및 종þ병원을 말한ö. ö
만, ö음  þ의 õ² Ý¸Õ õ당Ý는 의료기관은 제외한ö.

  1.<군ü건의료Õ 관한 ½률=제2ø 제4þÕ 따른 군ü건의료기관
  2.<Þ료¼þ½=제16ø의2 제1항 제2þÕ 따ÿ ½무부장관÷ É정

Ý는 î¾정신의료기관
※ 향후 관련 ½Á÷ ¼정된 경우 ¼정된 내용을 É용þ니ö.

   
제7ø(ü험®의 청í)
ü험Úø×는 ö음의 Ý류를 제출Ýì ü험®을 청íÝíý þ니ö.

1. 청íÝ(Þì 양ß)
2. ìì증명Ý(진단Ý, 진료비계산Ý, É원Þ료×인Ý, 의ìÜ방전(Ü방ø

제비) 등의 ìì증명Ý는 의료½ 제3ø(의료기관)ÕÝ 규정한 î내의 
병원÷  ̧ 의원 또는 î외의 의료관련½ÕÝ 정한 의료기관ÕÝ À¯
한 것÷õý ý)

   단, 제6ø(간þ·간병통þÝ비스의 정의)ÕÝ 정한 간þ·간병통þÝ비스
를 ì용한 경우, 위의 ìì증명Ý는 Ý비스 ì용í부 및 ì용ÿ×를 
판단할 Ú 있는 Ý류÷õý þ니ö.

3. 신분증(ü민등ý증÷  ̧ 운전면허증 등 본인È을 ×인할 Ú 있는 ì진
÷ 붙은 정부기관ÕÝ ÀÞ한 신분증, 본인÷ Å닌 경우Õ는 본인의 
인¼증명Ý 또는 본인Ý명ìä×인Ý ÿý)

4. ý ¾Õ ü험Úø×¬ ü험®의 ÚÁÕ 필ÖÝí 제출Ý는 Ý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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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ø(û별þ관의 Í멸)
d 피ü험×¬ ü험기간 중Õ ìý한 경우Õ는 ÷ û별þ관은 Í멸되며,

<ü험료 및 õþ환¯® 산출방½Ý=ÕÝ 정Ý는 ¼Õ 따ÿ Þì¬ É
¾한 ìý당Þ ÷ û별þ관의 계þ×É¾æ 및 û경üü험료를 É¯þ니ö.

e 제1항의 계þ×É¾æ É¯ìç¬ À생한 경우 계þ×는 무¼당 NH헤Å
½355건½ü험2404 ü통þ관(÷Ý<ü통þ관=÷ÿ þ니ö) 제7ø(ü험
®의 청í) 제1항의 Ý류 중 계þ×É¾æ É¯ü 관련된 Ý류를 제출Ý
ì 계þ×É¾æ을 청íÝíý þ니ö. 계þ×É¾æ의 É¯절ì는 ü통
þ관 제8ø(ü험®의 É¯절ì)의 규정을 따르며, É¯기ÿ의 ö음 날부
ñ É¯ÿ까É의 기간Õ 대한 ÷×의 계산은 ü험계þ대출÷율을 연단위 
ý½ü 계산þ니ö.

제9ø(준용규정)
÷ û별þ관ÕÝ 정ÝÉ Ï은 ì항은 ü통þ관을 따¾니ö.

[5종] 2-69. ü험료납ÈÉ원(유사암진단)(355간편¬È)ü장 특별약관

제1ø(û별þ관의 ü험기간) 
÷ û별þ관의 ü험기간은 무¼당 NH헤Å½355건½ü험2404 ü통þ관(÷Ý
<ü통þ관=÷ÿ þ니ö) 계þ의 ü험료 ¹É기간ü 동ÿþ니ö.

제2ø(ü험®의 É¯ìç)
d Þì는 ü험증권Õ 기재된 피ü험×¬ ÷ û별þ관의 ü험기간 중Õ<기

Ð피부Ø=,<½상선Ø=,<제×½Ø=또는<경계성종양=으ü 진단 ×정
된 경우Õ는 최Í 1ÞÕ 한Ýí Å래의 ®æ을 ü험료¹ÉÉ원(çìØ진
단) ü험®으ü ü험Úø×Õ게 É¯þ니ö. 

   단, ü험료¹ÉÉ원(çìØ진단) ü험®은 ý년 ü험® É¯ìç À생õ
당ÿÕ É¯Ý며, õ당년÷Õ ü험® É¯ìç À생õ당ÿ÷ Ç는 경우
Õ는 õ당월의 ùÉú 날Õ É¯þ니ö.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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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É¯®æ 예ÞA
2024년 1월 1ÿ 계þ체결 후, 2027년 7월 10ÿ 기Ð피부Ø 진단 ×정Þ
(20년만기, 전기¹, ìì당Þ ü험¬É®æ 10만원 기준)
* ¹É경ü월Ú = 2024년 1월 1ÿ – 2027년 7월 10ÿ = 43Þ(3년 7¼월)
* 잔íü험기간 = ÷ û별þ관의 ü험기간(20년) - ¹É경ü월Ú(3년 

7¼월) = 16년 5¼월
  - ü험료¹ÉÉ원기간 = 16년
  - ü험료¹ÉÉ원 잔í기간(월) = 5¼월
* É¯ìç À생õ당ÿ : 7월 10ÿ

í 분 지¯®æ

ü험료¹ÉÉ원
(çìØ진단)

ü험®

÷ û별þ관의 ü험¬É®æ의 12¼를 
ü험료¹ÉÉ원기간동Í ý년 ×정 É¯

+ ÷ û별þ관의 ü험¬É®æ×ü험료¹ÉÉ원 잔í기간(월)
e 제1항의<ü험료¹ÉÉ원기간=÷ÿ ý은 제1항의 ü험® É¯ìç À생

ÿ부ñ ÷ û별þ관의 ü험기간 종료ÿ ÷전까É의 연단위 기간을 말þ
니ö. 단, 연단위 û만의 끝Ú는 버¾니ö.

f 제1항의<ü험료¹ÉÉ원 잔í기간(월)=÷ÿ ý은 제2항ÕÝ 정한<ü
험료¹ÉÉ원기간=÷ 끝난 날의 ö음날부ñ ÷ û별þ관의 ü험기간 종
료ÿ ÷전까É 월단위 기간을 말þ니ö. 단, 월단위 û만의 끝Ú는 버¾
니ö.

g 제1항의 ®æ은 ü험Úø×의 Ö청Õ 따ÿ ÿÞÉ¯÷ ¬·Ý며, ÷ 경
우Õ는 평균공Þ÷율을 연단위 ý½ü 할인한 ®æü É용÷율을 연단위 
ý½ü 할인한 ®æ 중 큰 ®æ을 É¯þ니ö.

h 피ü험×¬ ìýÝì ý 후Õ<기Ð피부Ø=,<½상선Ø=,<제×½Ø=
또는<경계성종양=으ü ìý한 ìä÷ ×인된 경우Õ는 제1항의 ü험료
¹ÉÉ원(çìØ진단) ü험®을 É¯þ니ö.



▶▶▶ 무배당 NH헤아림355건강보험2404(5~6종) 약관

- 434 -

* É¯예Þ
É¯기간 É¯®æ

2026년 7월 10ÿ ∼ 2041년 7월 10ÿ
(16년간, ý년 7월 10ÿ É )̄ ý년 120만원(10만원×12)

2042년 7월 10ÿ 50만원(10만원×5)
* ü험료¹ÉÉ원(çìØ진단) ü험® 총æ : 1,970만원

  잔íü험기간 
16년 5¼월

 ±   ±     ±
최Í계þÿ ü험® É¯ìç À생ÿ ü험기간 종료ÿ
(2024년 1월 1ÿ) (2027년 7월 10ÿ) (2044년 1월 1ÿ)

   
제3ø(ü험® É¯Õ 관한 세부규정)
ü험Úø×와 Þì¬ 제2ø(ü험®의 É¯ìç)의 ü험® É¯ìçÕ 대õ þ
의ÝÉ 못할 때는 ü험Úø×와 Þì¬ ý께 제3×를 정Ýì ý 제3×의 의견
Õ 따를 Ú 있÷니ö. 제3×는 의료½ 제3ø(의료기관)Õ 규정한 종þ병원 Í
Î 전문의 중Õ 정Ý며, ü험® É¯ìç 판정Õ ü는 의료비용은 Þì¬ 전
æ 부öþ니ö.

제4ø(기Ð피부Ø, ½상선Ø, 제×½Ø 또는 경계성종양의 정의 및 진단×정)
d ÷ û별þ관ÕÝ<기Ð피부Ø=÷ÿ ý은 제8ì 한î표준질병･ì인분류 

중 분류번þ C44(기Ð 피부의 Æ성신생¼)ü 분류되는 질병(@별표11A
>Æ성신생¼(Ø) 분류표?참ø)을 말þ니ö.

e ÷ û별þ관ÕÝ<½상선Ø=÷ÿ ý은 제8ì 한î표준질병･ì인분류 중 
분류번þ C73(½상선의 Æ성신생¼)ü 분류되는 질병(@별표11A>Æ성
신생¼(Ø) 분류표?참ø)을 말þ니ö.

f ÷ û별þ관ÕÝ<제×½Ø=÷ÿ ý은 제8ì 한î표준질병ì인분류Õ 
있õÝ 제×½신생¼ü 분류되는 질병(@별표12A>제×½신생¼ 분류
표?참ø)을 말þ니ö.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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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 ÷ û별þ관ÕÝ<경계성종양=÷ÿ ý은 제8ì 한î표준질병ì인분류Õ 
있õÝ Þ동양ß 불명 또는 û상의 신생¼ 분류표ÕÝ 정한 질병(@별표
13A>Þ동양ß 불명 또는 û상의 신생¼ 분류표?참ø)을 말þ니ö.

h<기Ð피부Ø=,<½상선Ø=,<제×½Ø=또는<경계성종양=의 진단 ×
정은 병½ 또는 진단검ì의Þ의 전문의 ×증을 ¬진 ×Õ 의Ýí 내¼
져ý Ý며, ÷ 진단은 øÊ(fixed tissue)검ì, û세¼늘ø인검ì(fine 
needle aspiration) 또는 혈æ(hemic system)검ìÕ 대한 현û경 Í견을 
기Íü Ýíý þ니ö. ÷ 경우<기Ð피부Ø=,<½상선Ø=,<제×½
Ø=또는<경계성종양=의 진단×정 ÞØ은 상기 검ìÕ 의한 결üüì 
ÞØ으ü þ니ö. ýÿ  ̧ 상기Õ 의한 진단÷ ¬·ÝÉ Ï을 때Õ는 피
ü험×¬<기Ð피부Ø=,<½상선Ø=,<제×½Ø=또는<경계성종양=
으ü 진단 또는 Þ료를 ¿ì 있음을 증명할 만한 문ÝÖ된 기ý 또는 증
거¬ 있õý þ니ö. 

@상기Õ 의한 진단÷ ¬·ÝÉ Ï을 때 [예Þ]A
· 피ü험×¬ øÊ검ì 등 병½ÞÉ 검ì를 ¿을 íçÇ÷ ¯Î한 병

증 ÆÖü ìý한 경우
· 종양의 À생부위 및 피ü험×의 신체상Ü 등의 ÷çü øÊ을 Ý출

Ý는 경우 생명의 위험을 Í래할 Ú 있õ 병½ÞÉ 검ì를 ÞÞ할 
Ú Ç는 경우   

제5ø(ü험®을 É¯ÝÉ Ï는 ìç)
÷ û별þ관의 ü험®을 É¯ÝÉ Ï은 ìç는 ü통þ관 제5ø(ü험®을 É
¯ÝÉ Ï는 ìç) 제1항을 따¾니ö.

제6ø(û별þ관의 Í멸)
d 제2ø(ü험®의 É¯ìç) 제1항ÕÝ 정한 ü험료¹ÉÉ원(çìØ진단) 

ü험®을 É¯한 때Õ는 É¯ìç의 원인÷ 생긴 때부ñ ÷ û별þ관은 
Í멸½니ö. ÷ 경우 Þì는 ÷ û별þ관의 õþ환¯®을 É¯ÝÉ Ï÷
니ö.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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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 제1항 ÷외Õ÷ ü통þ관 제25-1ø(ü험료 ¹É면제)ÕÝ 정한 ü장ü험
료 ¹É면제 ìç¬ À생한 경우 ÷ û별þ관은 Í멸되며, Þì는 ÷ û
별þ관의 õþ환¯®을 É¯ÝÉ Ï÷니ö.

f 피ü험×의 ìý으ü 인Ýí ÷ û별þ관ÕÝ 규정Ý는 ü험® É¯ìç
¬ 더 ÷상 À생할 Ú Ç는 경우Õ는 ÷ û별þ관은 ý 때부ñ 효½÷ 
Ç으며, ÷ 경우 Þì는 ÿü험료 및 õþ환¯® 산출방½ÝĀÕÝ 정Ý는 
¼Õ 따ÿ Þì¬ É¾한 ìý당Þ ÷ û별þ관의 계þ×É¾æ 및 û경
üü험료를 É¯þ니ö.

g 제3항의 계þ×É¾æ É¯ìç¬ À생한 경우 계þ×는 ü통þ관 제7ø
(ü험®의 청í) 제1항의 Ý류 중 계þ×É¾æ É¯ü 관련된 Ý류를 
제출Ýì 계þ×É¾æ을 청íÝíý þ니ö. 계þ×É¾æ의 É¯절ì
는 ü통þ관 제8ø(ü험®의 É¯절ì)의 규정을 따르며, É¯기ÿ의 ö
음 날부ñ É¯ÿ까É의 기간Õ 대한 ÷×의 계산은 ü험계þ대출÷율을 
연단위 ý½ü 계산þ니ö.

제7ø(준용규정)
÷ û별þ관ÕÝ 정ÝÉ Ï은 ì항은 ü통þ관을 따¾니ö.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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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 상해 및 질병관련 특별약관

[5종] 3-1. ü험료납È면제대상(355간편¬È)ü장 특별약관

제1ø(û별þ관의 ü험기간) 
÷ û별þ관의 ü험기간은 무¼당 NH헤Å½355건½ü험2404 5종(õþ환¯
®ûÉ¯형b(¹É중0%,¹É후50%), ¹É면제형) 계þ의 ü험료 ¹É기간
ü 동ÿþ니ö.

제2ø(ü험®의 É¯ìç) 
d Þì는 ü험증권Õ 기재된 피ü험×¬ ÷ û별þ관의 ü험기간 중Õ 제2

항ÕÝ 정한 ü장¼Þÿ ÷후Õ Å래의 É¯ìç¬ À생한 경우Õ는 최
Í 1ÞÕ 한Ýí ÷ û별þ관의 ü험¬É®æ을 ü험료¹É면제대상ü장 
ü험®으ü ü험Úø×Õ게 É¯þ니ö. 

   1. 상õ의 ÊÙ결üü써 장õ분류표(@별표2A>장õ분류표?참ø)ÕÝ 
정한 장õÉ¯률÷ 80% ÷상Õ õ당Ý는 장õ상Ü¬ 된 경우

   2. ü험료 ¹É기간 중 진단 ×정된 질병으ü 인Ýí 장õ분류표(@별표
2A>장õ분류표?참ø)ÕÝ 정한 장õÉ¯률÷ 80% ÷상Õ õ당Ý
는 장õ상Ü¬ 된 경우 

   3.<Ø=으ü 진단 ×정된 경우
   4.<뇌졸중=으ü 진단 ×정된 경우
   5.<¯성î근경É증=으ü 진단 ×정된 경우
e 제1항의<ü장¼Þÿ=은<Ø=의 경우 ÷ û별þ관의 ü험계þÿ부ñ 

ý 날을 ÿýÝí 90ÿ÷ É난 날의 ö음날ü Ý며 ý 외 ü장¼Þÿ은 
ü험계þÿü þ니ö. ÷ 경우 ü험계þÿ은 ÷ û별þ관의 제1Þ ü험
료를 ¿은 날ü þ니ö.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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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Ø=ü장¼Þÿ[예Þ]A
최Í계þÿ  Øü장¼Þÿ

90ÿ

  2024년 4월 10ÿ    2024년 7월 9ÿ
f 피ü험×¬ ü장¼Þÿ ÷후Õ ìýÝì ý 후Õ 제1항의 É¯ìçü ì

ý한 ìä÷ ×인된 경우Õ는 제1항의 ü험료¹É면제대상ü장 ü험®을 
É¯þ니ö. ö만, 제9ø(û별þ관의 Í멸) 제2항Õ 따ÿ ÷ û별þ관의 
계þ×É¾æ 및 û경üü험료를 É¯한 경우Õ는 ü험료¹É면제대상ü
장 ü험®ÕÝ ÷û É¯된 계þ×É¾æ 및 û경üü험료를 ì¼한 ®
æ을 É¯þ니ö. 

제3ø(ü험® É¯Õ 관한 세부규정)
d 제2ø(ü험®의 É¯ìç) 제1항 제1þ 및 제2þÕÝ 장õÉ¯률÷ 상õ 

À생ÿ 또는 질병의 진단 ×정ÿ부ñ 180ÿ ÷내Õ ×정되É Ï는 경우
Õ는 상õ À생ÿ 또는 질병의 진단×정ÿ 부ñ 180ÿ÷ 되는 날의 의
ì 진단Õ 기ÍÝí ì정될 것으ü 인정되는 상Ü를 장õÉ¯률ü 결정
þ니ö. ö만,@별표2A>장õ분류표?Õ 장õ판정Þ기를 별÷ü 정한 
경우Õ는 ýÕ 따¾니ö.

e 제1항Õ 따ÿ 장õÉ¯률÷ 결정되É으  ̧ ý ÷후 ü장¿을 Ú 있는 기
간(계þ의 효½÷ Çõ진 경우Õ는 ü험기간÷ 10년 ÷상인 계þ은 상õ 
À생ÿ 부ñ 2년 ÷내ü Ýì, ü험기간÷ 10년 û만인 계þ은 상õ À
생ÿ 부ñ 1년 ÷내)Õ 장õ상Ü¬ 더 ÆÖ된 때Õ는 ý ÆÖ된 장õ상
Ü를 기준으ü 장õÉ¯률을 결정þ니ö.

f@별표2A>장õ분류표?Õ õ당되É Ï는 후ç장õ는 피ü험×의 ÊÆ, 
연Á, 신분 또는 성별 등Õ 관계Ç÷ 신체의 장õ정÷Õ 따ÿ@별표2A
>장õ분류표?의 í분Õ 준Ýí É¯률을 결정þ니ö. ö만, 장õ분류
표의  장õ분류별 최È É¯률 장õ정÷Õ ÷르É Ï는 후ç장õÕ 대
Ýí는 후ç장õü험®을 É¯ÝÉ Ï÷니ö.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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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 ü험Úø×와 Þì¬ 제2ø(ü험®의 É¯ìç)의 ü험® É¯ìçÕ 대
õ þ의ÝÉ 못할 때는 ü험Úø×와 Þì¬ ý께 제3×를 정Ýì ý 제
3×의 의견Õ 따를 Ú 있÷니ö. 제3×는 의료½ 제3ø(의료기관)Õ 규
정한 종þ병원 ÍÎ 전문의 중Õ 정Ý며, ü험® É¯ìç 판정Õ ü는 
의료비용은 Þì¬ 전æ 부öþ니ö.

h 같은 상õ 또는 질병으ü 두 ¬É ÷상의 후ç장õ¬ 생긴 경우Õ는 후
ç장õ É¯률을 더Ýí 결정þ니ö. ö만,@별표2A>장õ분류표?의 
 신체부위별 판정기준Õ 별÷ü 정한 경우Õ는 ý 기준Õ 따¾니ö.

i ö른 상õ 또는 질병으ü 인Ýí 후ç장õ¬ 2Þ ÷상 À생ÝÆ을 경우
Õ는 ý 때ùö ÷Õ õ당Ý는 후ç장õÉ¯률을 결정þ니ö. ýÿ  ̧ ý 
후ç장õ¬ ÷û 장õÉ¯률÷ 결정된 동ÿ한 부위Õ ¬중된 때Õ는 최
종 장õ상ÜÕ õ당Ý는 장õÉ¯률ÕÝ ÷û 결정된 장õÉ¯률을 ì¼
Ýí 장õÉ¯률을 결정þ니ö. ö만,@별표2A>장õ분류표?의  신
체부위별 판정기준ÕÝ 별÷ü 정한 경우Õ는 ý 기준Õ 따¾니ö.

j ÷û ÷ û별þ관ÕÝ 제2ø(ü험®의 É¯ìç) 제1항 제1þ 및 제2þ 
ü험® É¯ìçÕ õ당되É ÏÝ거 (̧ü장¼Þ ÷전의 원인Õ 의Ý거¸ 
또는 ý ÷전Õ À생한 후ç장õ를 ÿýþ니ö), ü험료¹É면제대상ü
장 ü험®÷ É¯되É ÏÝ던 피ü험×Õ게 ý 신체의 동ÿ 부위Õ 또ö
Þ 제6항Õ 규정Ý는 후ç장õ상Ü¬ À생ÝÆ을 경우Õ는 Ê전까É의 
후ç장õÕ 대한 ü험료¹É면제대상ü장 ü험®÷ É¯된 것으ü üì 
최종 후ç장õ 상ÜÕ õ당되는 장õÉ¯률ÕÝ ÷û É¯¿은 것으ü 
간ü한 ü험료¹É면제대상ü장 ü험®Õ õ당Ý는 장õÉ¯률을 ì¼Ý
í 장õÉ¯률을 결정þ니ö. 

제4ø(Ø의 정의 및 진단×정)
d ÷ û별þ관ÕÝ<Ø=÷ÿ ý은 제8ì 한î표준질병･ì인분류Õ 있õÝ 

Æ성신생¼(Ø)ü 분류되는 질병(@별표11A>Æ성신생¼(Ø) 분류표?참
ø)을 말þ니ö. ö만, 전Ø(前癌)상Ü(Ø으ü 변Ý기 ÷전 상
Ü)(Premalignant condition or condition with malignant potential)와 
C44(기Ð 피부의 Æ성신생¼) 및 C73(½상선의 Æ성신생¼)Õ õ당Ý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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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병은 제외þ니ö.
e<Ø=의 진단×정은 병½ 또는 진단검ì의Þ의 전문의 ×증을 ¬진 ×

Õ 의Ýí 내¼져ý Ý며, ÷ 진단은 øÊ(fixed tissue)검ì, û세¼늘ø
인검ì(fine needle aspiration) 또는 혈æ(hemic system)검ìÕ 대한 현
û경 Í견을 기Íü Ýíý þ니ö. ÷ 경우<Ø=의 진단×정 ÞØ은 
상기 검ìÕ 의한 결üüì ÞØ으ü þ니ö. ýÿ  ̧ 상기Õ 의한 진단
÷ ¬·ÝÉ Ï을 때Õ는 피ü험×¬<Ø=으ü 진단 또는 Þ료를 ¿ì 
있음을 증명할 만한 문ÝÖ된 기ý 또는 증거¬ 있õý þ니ö.

@상기Õ 의한 진단÷ ¬·ÝÉ Ï을 때 [예Þ]A
· 피ü험×¬ øÊ검ì 등 병½ÞÉ 검ì를 ¿을 íçÇ÷ ¯Î한 병

증 ÆÖü ìý한 경우
· 종양의 À생부위 및 피ü험×의 신체상Ü 등의 ÷çü øÊ을 Ý출

Ý는 경우 생명의 위험을 Í래할 Ú 있õ 병½ÞÉ 검ì를 ÞÞ할 
Ú Ç는 경우   

f 한î표준질병·ì인분류 ÉîÝ의 'ìý 및 질병÷환의 분류번þ부í를 위
한 선정준ßü Éî'Õ 따ÿ C77~C80(불명×한, ÷ì성 및 상세불명 부
위의 Æ성신생¼(Ø))의 경우 ÿì성 Æ성신생¼(Ø)÷ ×인되는 경우Õ
는 원À부위(최Í À생한 부위)를 기준으ü 분류þ니ö. ö만, ÷ 경우Õ
÷ ÷ì성 및 상세불명 부위의 Æ성신생¼(Ø)(C77~C80)의 진단×정 Þ
Ø은 원ÀØ 진단×정 ÞØ으ü 변경되É Ï÷니ö.

@예ÞA
· C73(½상선의 Æ성신생¼)÷ ½프절ü 전÷되õ C77 (½프절의 ÷

ì성 및 상세불명의 Æ성신생¼)ü 진단된 경우Õ÷ C73(½상선의 
Æ성신생¼)Õ õ당Ý는 질병으ü 봅니ö

· C50(ç방의 Æ성신생¼)÷ 폐ü 전÷되õ C78.0(폐의 ÷ì성 Æ성
신생¼)ü 진단된 경우Õ÷ C50(ç방의 Æ성신생¼)Õ õ당Ý는 질
병으ü 봅니ö.

· C16(위의 Æ성신생¼)÷ 뇌ü 전÷되õ C79.3(뇌 및 뇌ú의 ÷ì성 
Æ성신생¼)ü 진단된 경우Õ÷ C16(위의 Æ성신생¼)Õ õ당Ý는 
질병으ü 봅니ö.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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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ø(뇌졸중의 정의 및 진단×정)
d ÷ û별þ관ÕÝ<뇌졸중=÷ÿ ý은 제8ì 한î표준질병･ì인분류Õ 있

õÝ<뇌졸중=으ü 분류되는 질병(@별표15A>뇌졸중 분류표?참ø)을 
말þ니ö.

e<뇌졸중=의 진단×정은 의료½ 제3ø(의료기관)제2항ÕÝ 정한 î내의 
병원, 의원 또는 î외의 의료관련½ÕÝ 정한 의료기관의 의ì(Þü의ì 
제외) 면허를 ¬진 ×Õ 의Ýí 내¼져ý Ý며, ÷ 진단은 병½, 신경Þ
É 검진ü ý께 뇌전산Ö단층촬Ç(brain CT scan), ×기공명Ç상(MRI), 
뇌혈관øÇà, 양전×방출단층à(PET), 단ÿ광×방출 전산Ö 단층à
(SPECT), 뇌ÝÚæ검ì 등을 기Íü Ýíý þ니ö. ýÿ  ̧ 피ü험×¬ 
ìýÝí 상기Õ 의한 진단÷ ¬·ÝÉ Ï을 때Õ는 피ü험×¬<뇌졸
중=으ü 진단 또는 Þ료를 ¿ì 있É음을 증명할 만한 문ÝÖ된 기ý 
또는 증거¬ 있õý þ니ö.

제6ø(¯성î근경É증의 정의 및 진단×정)
d ÷ û별þ관ÕÝ ÿ¯성î근경É증Ā÷ÿ ý은 제8ì 한î표준질병ì인분

류Õ 있õÝ ¯성î근경É증으ü 분류되는 질병(@별표17A>¯성î근경
É증 분류표?참ø)을 말þ니ö. 

e ÿ¯성î근경É증Ā의 진단×정은 의료½ 제3ø(의료기관)제2항ÕÝ 정한 
î내의 병원, 의원 또는 î외의 의료관련½ÕÝ 정한 의료기관의 의ì
(Þü의ì 제외) 면허를 ¬진×Õ 의Ýí 내¼져ý Ý며, ÷ 진단은 병½
ü ý께 î전÷, î장Í음파, 관상동þ(î장동þ) 촬Çà, 혈æ중 î장효
Í검ì 등을 기Íü Ýíý þ니ö. ýÿ  ̧ 피ü험×¬ ìýÝí 상기 
검ì방½을 진단의 기Íü 할 Ú Ç는 경우Õ는 ö음 þ의 õ² Ý¸
Õ õ당Ý는 경우 진단×정÷ 있는 것으ü 볼 Ú 있÷니ö.

   1. ü험기간 중<¯성î근경É증=으ü 진단 또는 Þ료를 ¿ì 있É음을 
증명할 Ú 있는 문ÝÖ된 기ý 또는 증거¬ 있는 경우

   2. 부검¼정Ý상 ì인÷<¯성î근경É증=으ü ×정되거  ̧ Ý정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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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ø(û별þ관의 무효)
ü통þ관 제20ø(계þ의 무효)Õ 정한 ì항 ÷외Õ÷ 피ü험×¬ ÷ û별þ
관의 ü험계þÿü부ñ 제2ø(ü험®의 É¯ìç) 제2항ÕÝ 정한 ü장¼Þ
ÿ 전ÿ ÷전Õ<Ø=으ü 진단×정 되는 경우Õ는 ÷ û별þ관은 무효ü 
Ý며 ÷û ¹É한 ÷ û별þ관의 ü험료를 돌¼ü¾니ö. 
ö만, Þì의 ì의 또는 üäü û별þ관÷ 무효ü 된 경우와 Þì¬ 승¹ 
전Õ 무효È을 알Ý거  ̧ 알 Ú 있É음Õ÷ ü험료를 반환ÝÉ Ï은 경우Õ
는 ü험료를 ¹É한 날의 ö음날부ñ 반환ÿ까É의 기간Õ 대Ýí Þì는 
ü험계þ대출÷율을 연단위 ý½ü 계산한 ®æ을 더Ýí 돌¼ ü¾니ö.

제8ø(ü험료의 ¹É을 연체Ýí õÉ된 계þ의 부활(효½Þý))
부활(효½Þý)되는 ÷ û별þ관의 ü장¼Þ는 ü통þ관 제28ø(ü험료의 
¹É을 연체Ýí õÉ된 계þ의 부활(효½Þý))을 따¾니ö. ÷ 경우 부활
(효½Þý)ÿ을 ü험계þÿü Ýí 제2ø(ü험®의 É¯ìç) 제2항의 ü장
¼Þÿ을 É용þ니ö.

제9ø(û별þ관의 Í멸)
d 제2ø(ü험®의 É¯ìç)ÕÝ 정한 ü험료¹É면제대상ü장 ü험®을 

É¯한 경우Õ는 ý 손õü상의 원인÷ 생긴 때부ñ ÷ û별þ관은 Í멸
되며, ÷ û별þ관의 õþ환¯®을 É¯ÝÉ Ï÷니ö.

e 피ü험×¬ ü험기간 중Õ ìý한 경우Õ는 ÷ û별þ관은 Í멸되며,
<ü험료 및 õþ환¯® 산출방½Ý=ÕÝ 정Ý는 ¼Õ 따ÿ Þì¬ É
¾한 ìý당Þ ÷ û별þ관의 계þ×É¾æ 및 û경üü험료를 É¯þ니ö.

f 제2항의 계þ×É¾æ É¯ìç¬ À생한 경우 계þ×는 ü통þ관 제7ø
(ü험®의 청í) 제1항의 Ý류 중 계þ×É¾æ É¯ü 관련된 Ý류를 
제출Ýì 계þ×É¾æ을 청íÝíý þ니ö. 계þ×É¾æ의 É¯절ì
는 ü통þ관 제8ø(ü험®의 É¯절ì)의 규정을 따르며, É¯기ÿ의 ö
음 날부ñ É¯ÿ까É의 기간Õ 대한 ÷×의 계산은 ü험계þ대출÷율을 
연단위 ý½ü 계산þ니ö.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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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ø(준용규정)
÷ û별þ관ÕÝ 정ÝÉ Ï은 ì항은 ü통þ관을 따¾니ö.

3-2. 깁스Þ료비ü장 특별약관

제1ø(ü험®의 É¯ìç)
d Þì는 ü험증권Õ 기재된 피ü험×¬ ÷ û별þ관의 ü험기간 중Õ 상

õ 또는 질병의 ÊÙ결üü써<깁스(Cast)Þ료=를 ¿은 경우Õ는 1ìì
당 ÷ û별þ관의 ü험¬É®æ을 깁스Þ료비ü ü험Úø×Õ게 É¯þ
니ö. 단, 동ÿ한 상õ 또는 질병으ü 인Ýí 깁스Þ료를 2Þ ÷상 ¿은 
경우, 또는 동ÞÕ Ýü ö른 신체부위Õ 깁스Þ료를 ¿은 경우Õ는 1Þ
Õ 한Ýí 깁스Þ료비를 É¯þ니ö.

e 제1항의<깁스(Cast)Þ료=ÿ ý은 Þì붕대 또는 íçç½붕대(Fiberglass 
Cast)를 병변÷ 있는 뼈, 관절부위의 둘À º두Õ í용Þ켜(Circular 
Cast) ¼은 ö음 ÿõÉ게 Ýí Þ료 효ü를 ¬져æ는 Þ료½을 의ûþ
니ö. 단, 부»(Splint cast) Þ료는 제외þ니ö.

f 제2항ÕÝ<부»(Splint cast) Þ료=ÿ ý은 Þì붕대 또는 íçç½붕
대(Fiberglass Cast)를 ì정할 부분의 ÿï면 또는 양ï면Õ í용Þôì 
대ü는 Þ료½을 말þ니ö.

제2ø(ü험® É¯Õ 관한 세부규정)
ü험Úø×와 Þì¬ 제1ø(ü험®의 É¯ìç)의 ü험® É¯ìçÕ 대õ 
þ의ÝÉ 못할 때는 ü험Úø×와 Þì¬ ý께 제3×를 정Ýì ý 제3×의 
의견Õ 따를 Ú 있÷니ö. 제3×는 의료½ 제3ø(의료기관)Õ 규정한 종þ
병원 ÍÎ 전문의 중Õ 정Ý며, ü험® É¯ìç 판정Õ ü는 의료비용은 
Þì¬ 전æ 부öþ니ö.

제3ø(û별þ관의 Í멸)
d 피ü험×¬ ü험기간 중Õ ìý한 경우Õ는 ÷ û별þ관은 Í멸되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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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ü험료 및 õþ환¯® 산출방½Ý=ÕÝ 정Ý는 ¼Õ 따ÿ Þì¬ É
¾한 ìý당Þ ÷ û별þ관의 계þ×É¾æ 및 û경üü험료를 É¯þ니ö.

e 제1항의 계þ×É¾æ É¯ìç¬ À생한 경우 계þ×는 ü통þ관 제7ø
(ü험®의 청í) 제1항의 Ý류 중 계þ×É¾æ É¯ü 관련된 Ý류를 
제출Ýì 계þ×É¾æ을 청íÝíý þ니ö. 계þ×É¾æ의 É¯절ì
는 ü통þ관 제8ø(ü험®의 É¯절ì)의 규정을 따르며, É¯기ÿ의 ö
음 날부ñ É¯ÿ까É의 기간Õ 대한 ÷×의 계산은 ü험계þ대출÷율을 
연단위 ý½ü 계산þ니ö.

제4ø(준용규정)
÷ û별þ관ÕÝ 정ÝÉ Ï은 ì항은 ü통þ관을 따¾니ö.

3-3. 인공관절수술비ü장 특별약관

제1ø(ü험®의 É¯ìç) 
d Þì는 ü험증권Õ 기재된 피ü험×¬ ÷ û별þ관의 ü험기간 중Õ 상

õ 또는 질병의 ÊÙ결üü써 제3ø(Úà의 정의와 장Í)ÕÝ 정한<인
공관절Úà=을 ¿은 경우Õ는 Úà 1Þ당 ÷ û별þ관의 ü험¬É®æ
을 인공관절Úà비ü ü험Úø×Õ게 É¯þ니ö. 

e 제1항의<인공관절Úà=÷ÿ ý은 ö음ü 같÷니ö.
   1. ì관절(Ê덩÷관절), 슬관절 (무릎관절) 또는 견관절(õ깨관절)÷ 파괴

되õ 더 ÷상 ì용할 Ú Ç는 관절(의ÞÉ으ü 기·을 완전히 상ä한 
경우)Õ 대õ 손상된 관절을 제거Ýì<인공É으ü 만든 관절=(ûÚ 
Í재를 ì용한 인공É 신체의 관절ü ÷Ý ÿ인공관절Ā÷ÿ þ니ö)을 
ýÉÝí Þ환Ýí 줌으ü써 원래의 관절기·을 ÞýÞ켜ü는 ÿ인공
관절Þ환àĀ을 ¿은 경우

   2. 손상된 골두를 제거Ýì<인체Õ õ¬ Ç는 인공É으ü 만든 골두=
(ûÚ Í재를 ì용한 인공É 골두ü ÷Ý ÿ인공골두Āÿ þ니ö)를 õ
당 뼈Õ ýÉÞ켜 줌으ü써 기존 골두의 기·을 ÞýÞ켜ü는 ÿ인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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골두ýÉàĀ을 ¿는 경우
f 제2항Õ÷ 불íÝì 관절의 ÿ부만을 Þ환Ý거  ̧성형Ý는 Úà 및 ÜÞ

(단, 인공골두ýÉà은 제외þ니ö) 또는 인공관절÷ Å닌 ®Î내ì정à, 
외ì정à 등은 인공관절Úà비 É¯ìçÕ ÿý되É Ï÷니ö.

제2ø(ü험® É¯Õ 관한 세부규정) 
ü험Úø×와 Þì¬ 제1ø(ü험®의 É¯ìç)의 ü험® É¯ìçÕ 대õ þ
의ÝÉ 못할 때는 ü험Úø×와 Þì¬ ý께 제3×를 정Ýì ý 제3×의 의견
Õ 따를 Ú 있÷니ö. 제3×는 의료½ 제3ø(의료기관)Õ 규정한 종þ병원 Í
Î 전문의 중Õ 정Ý며, ü험® É¯ìç 판정Õ ü는 의료비용은 Þì¬ 전
æ 부öþ니ö.

제3ø(Úà의 정의와 장Í) 
d ÷ û별þ관ÕÝ ÿÚàĀ÷ÿ ý은 병원 또는 의원의 의ì의 면허를 ¬진 

×(÷Ý ÿ의ìĀÿ þ니ö)Õ 의Ýí Þ료¬ 필ÖÝöì 인정된 경우üÝ 
의료기관ÕÝ 의ì의 관½ ÝÕ Þ료를 ÊÙÉ인 »É으ü 의료기í를 
ì용Ýí 생체(⽣Ü)Õ 절단(切斷, û정부위를 잘ÿ내는 것), 절제(切除, 
û정부위를 잘ÿ Çå는 것) 등의 øØ(操作)을 ¬Ý는 것을 말þ니ö.

e 제1항의 ÿÚàĀÕ는 ü건ýÉ부 산Ý 신의료기à평¬위원Þ(향후 제÷변
경ÞÕ는 동 위원Þ와 동ÿ한 기·을 ÚÞÝ는 기관)ü부ñ Í전성ü Þ
료효ü를 인정¿은 최신 Úà기½÷ ÿý½니ö.

@신의료기à평¬위원ÞA
의료½ 제54ø(신의료기à평¬위원Þ의 설Þ 등)Õ 의거 설Þ된 위원
ÞüÝ 신의료기àÕ 관한 최ì의 î의기í를 말þ니ö.   

f 제1항의 Úà은 ×Ý 등ÕÝ Þ료¬ 곤란Ýí 의료½ 제3ø(의료기관) 
제2항Õ 정한 î내의 병원, 의원 또는 î외의 의료관련½ÕÝ 정한 의료
기관ÕÝ Þ한 것Õ 한þ니ö.

g 제1항의 ÚàÕÝ Å래  þ의 ì항은 제외þ니ö.
   1. ø인(吸引, üì기 등으ü 빨Åø÷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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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천×(穿刺, ¼늘 또는 관을 꽂Å 체æㆍøÊ을 뽑Å내거  ̧ þ¼을 ü
ÉÝ는 것)등의 øÞ

   3. 신경(神經) ì단(NERVE BLOCK)
   4. û용성형 »É의 Úà
   5. 피È(避妊) »É의 Úà
   6. 검ì 및 진단을 위한 Úà(생검(生檢), ý½경검ì(ú腔鏡檢査) 등)
   7. 기Ð Úà의 정의Õ õ당ÝÉ Ï는 Þà

@기Ð Úà의 정의Õ õ당ÝÉ Ï는 Þà(예Þ)A
 - 절¼, ¼농 또는 ÷관ýÉà
 - ÝÉ정þ류 관련 ìü파/À÷È정þ폐쇄à
 - IPL(Intense Pulsed Light) : Å÷피엘 À÷È Þà
 - Ý간판 관련 경ú외 신경ì단à, ìü파 열Þ료à
 - Þ, ÞÚ, Þ은, Þ근, Þø골의 ÜÞ
 - 기Ð ÷와 çì한 Þà
※ 본 Þàø은 Úà의 정의Õ õ당ÝÉ Ï는 Þà의 예Þü, 예ÞÕ 

기재되õ 있É Ïö Ý더ÿ÷ Úà의 정의Õ õ당ÝÉ Ï는 경우 
ü상되É Ï÷니ö.

  

제4ø(ü험®을 É¯ÝÉ Ï는 ìç) 
Þì는 ü통þ관 제5ø(ü험®을 É¯ÝÉ Ï는 ìç) 또는 ö음 중 õ² 
한¬Éü ü험® É¯ìç¬ À생한 때Õ는 ü험®을 É¯ÝÉ Ï÷니ö.
  1. 알ß올중ø, ÷관성 þ품 또는 환제의 ý용 및 ì용
  2. 피ü험×의 정신É 기·장õ, 선천성 뇌질환 및 î신상ä

제5ø(û별þ관의 Í멸)
d 피ü험×¬ ü험기간 중Õ ìý한 경우Õ는 ÷ û별þ관은 Í멸되며,

<ü험료 및 õþ환¯® 산출방½Ý=ÕÝ 정Ý는 ¼Õ 따ÿ Þì¬ É
¾한 ìý당Þ ÷ û별þ관의 계þ×É¾æ 및 û경üü험료를 É¯þ니ö.

e 제1항의 계þ×É¾æ É¯ìç¬ À생한 경우 계þ×는 ü통þ관 제7ø
(ü험®의 청í) 제1항의 Ý류 중 계þ×É¾æ É¯ü 관련된 Ý류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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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출Ýì 계þ×É¾æ을 청íÝíý þ니ö. 계þ×É¾æ의 É¯절ì
는 ü통þ관 제8ø(ü험®의 É¯절ì)의 규정을 따르며, É¯기ÿ의 ö
음 날부ñ É¯ÿ까É의 기간Õ 대한 ÷×의 계산은 ü험계þ대출÷율을 
연단위 ý½ü 계산þ니ö.

제6ø(준용규정) 
÷ û별þ관ÕÝ 정ÝÉ Ï은 ì항은 ü통þ관을 따¾니ö.

3-4. 고관절인공관절수술비ü장 특별약관

제1ø(ü험®의 É¯ìç) 
d Þì는 ü험증권Õ 기재된 피ü험×¬ ÷ û별þ관의 ü험기간 중Õ 상

õ 또는 질병의 ÊÙ결üü써 제3ø(Úà의 정의와 장Í)ÕÝ 정한<ì
관절인공관절Úà=을 ¿은 경우Õ는 Úà 1Þ당 ÷ û별þ관의 ü험¬
É®æ을 ì관절인공관절Úà비ü ü험Úø×Õ게 É¯þ니ö. 

e 제1항의<ì관절인공관절Úà=÷ÿ ý은 ö음ü 같÷니ö.
   1. ì관절(Ê덩÷관절)÷ 파괴되õ 더 ÷상 ì용할 Ú Ç는 ì관절(의Þ

É으ü 기·을 완전히 상ä한 경우)Õ 대õ 손상된 ì관절을 제거Ý
ì ÿ인공É으ü 만든 관절Ā(ûÚ Í재를 ì용한 인공É 신체의 관절
ü ÷Ý ÿ인공관절Ā÷ÿ þ니ö)을 ýÉÝí Þ환Ýí 줌으ü써 원래
의 관절기·을 ÞýÞ켜ü는 ÿ인공관절Þ환àĀ을 ¿은 경우

   2. 손상된 대퇴골두를 제거Ýì ÿ인체Õ õ¬ Ç는 인공É으ü 만든 골
두Ā(ûÚ Í재를 ì용한 인공É 골두ü ÷Ý ÿ인공골두Āÿ þ니ö)를 
õ당 뼈Õ ýÉÞ켜 줌으ü써 기존 골두의 기·을 ÞýÞ켜ü는 ÿ인
공골두ýÉàĀ을 ¿는 경우

f 제2항Õ÷ 불íÝì 관절의 ÿ부만을 Þ환Ý거  ̧성형Ý는 Úà 및 ÜÞ
(단, 인공골두ýÉà은 제외þ니ö) 또는 인공관절÷ Å닌 ®Î내ì정à, 
외ì정à 등은 ì관절인공관절Úà비 É¯ìçÕ ÿý되É Ï÷니ö.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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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ø(ü험® É¯Õ 관한 세부규정) 
ü험Úø×와 Þì¬ 제1ø(ü험®의 É¯ìç)의 ü험® É¯ìçÕ 대õ þ
의ÝÉ 못할 때는 ü험Úø×와 Þì¬ ý께 제3×를 정Ýì ý 제3×의 의견
Õ 따를 Ú 있÷니ö. 제3×는 의료½ 제3ø(의료기관)Õ 규정한 종þ병원 Í
Î 전문의 중Õ 정Ý며, ü험® É¯ìç 판정Õ ü는 의료비용은 Þì¬ 전
æ 부öþ니ö.

제3ø(Úà의 정의와 장Í) 
d ÷ û별þ관ÕÝ ÿÚàĀ÷ÿ ý은 병원 또는 의원의 의ì의 면허를 ¬진 

×(÷Ý ÿ의ìĀÿ þ니ö)Õ 의Ýí Þ료¬ 필ÖÝöì 인정된 경우üÝ 
의료기관ÕÝ 의ì의 관½ ÝÕ Þ료를 ÊÙÉ인 »É으ü 의료기í를 
ì용Ýí 생체(⽣Ü)Õ 절단(切斷, û정부위를 잘ÿ내는 것), 절제(切除, 
û정부위를 잘ÿ Çå는 것) 등의 øØ(操作)을 ¬Ý는 것을 말þ니ö.

e 제1항의 ÿÚàĀÕ는 ü건ýÉ부 산Ý 신의료기à평¬위원Þ(향후 제÷변
경ÞÕ는 동 위원Þ와 동ÿ한 기·을 ÚÞÝ는 기관)ü부ñ Í전성ü Þ
료효ü를 인정¿은 최신 Úà기½÷ ÿý½니ö.

@신의료기à평¬위원ÞA
의료½ 제54ø(신의료기à평¬위원Þ의 설Þ 등)Õ 의거 설Þ된 위원
ÞüÝ 신의료기àÕ 관한 최ì의 î의기í를 말þ니ö.   

f 제1항의 Úà은 ×Ý 등ÕÝ Þ료¬ 곤란Ýí 의료½ 제3ø(의료기관) 
제2항Õ 정한 î내의 병원, 의원 또는 î외의 의료관련½ÕÝ 정한 의료
기관ÕÝ Þ한 것Õ 한þ니ö.

g 제1항의 ÚàÕÝ Å래  þ의 ì항은 제외þ니ö.
   1. ø인(吸引, üì기 등으ü 빨Åø÷는 것)
   2. 천×(穿刺, ¼늘 또는 관을 꽂Å 체æㆍøÊ을 뽑Å내거  ̧ þ¼을 ü

ÉÝ는 것)등의 øÞ
   3. 신경(神經) ì단(NERVE BLOCK)
   4. û용성형 »É의 Úà
   5. 피È(避妊) »É의 Úà
   6. 검ì 및 진단을 위한 Úà(생검(生檢), ý½경검ì(ú腔鏡檢査) 등)
   7. 기Ð Úà의 정의Õ õ당ÝÉ Ï는 Þ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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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Ð Úà의 정의Õ õ당ÝÉ Ï는 Þà(예Þ)A
 - 절¼, ¼농 또는 ÷관ýÉà
 - ÝÉ정þ류 관련 ìü파/À÷È정þ폐쇄à
 - IPL(Intense Pulsed Light) : Å÷피엘 À÷È Þà
 - Ý간판 관련 경ú외 신경ì단à, ìü파 열Þ료à
 - Þ, ÞÚ, Þ은, Þ근, Þø골의 ÜÞ
 - 기Ð ÷와 çì한 Þà
 ※ 본 Þàø은 Úà의 정의Õ õ당ÝÉ Ï는 Þà의 예Þü, 예ÞÕ 

기재되õ 있É Ïö Ý더ÿ÷ Úà의 정의Õ õ당ÝÉ Ï는 경우 
ü상되É Ï÷니ö.

  

      
제4ø(ü험®을 É¯ÝÉ Ï는 ìç) 
Þì는 ü통þ관 제5ø(ü험®을 É¯ÝÉ Ï는 ìç) 또는 ö음 중 õ² 
한¬Éü ü험® É¯ìç¬ À생한 때Õ는 ü험®을 É¯ÝÉ Ï÷니ö.
  1. 알ß올중ø, ÷관성 þ품 또는 환제의 ý용 및 ì용
  2. 피ü험×의 정신É 기·장õ, 선천성 뇌질환 및 î신상ä

제5ø(û별þ관의 Í멸)
d 피ü험×¬ ü험기간 중Õ ìý한 경우Õ는 ÷ û별þ관은 Í멸되며,

<ü험료 및 õþ환¯® 산출방½Ý=ÕÝ 정Ý는 ¼Õ 따ÿ Þì¬ É
¾한 ìý당Þ ÷ û별þ관의 계þ×É¾æ 및 û경üü험료를 É¯þ니ö.

e 제1항의 계þ×É¾æ É¯ìç¬ À생한 경우 계þ×는 ü통þ관 제7ø
(ü험®의 청í) 제1항의 Ý류 중 계þ×É¾æ É¯ü 관련된 Ý류를 
제출Ýì 계þ×É¾æ을 청íÝíý þ니ö. 계þ×É¾æ의 É¯절ì
는 ü통þ관 제8ø(ü험®의 É¯절ì)의 규정을 따르며, É¯기ÿ의 ö
음 날부ñ É¯ÿ까É의 기간Õ 대한 ÷×의 계산은 ü험계þ대출÷율을 
연단위 ý½ü 계산þ니ö.

제6ø(준용규정) 
÷ û별þ관ÕÝ 정ÝÉ Ï은 ì항은 ü통þ관을 따¾니ö.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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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 갱신형 ü장 특별약관

4-1. 갱신형 항암방사선(양성×)Þ료비(최Í1회한)(355간편¬È)ü장 특별약관

제1ø(ü험®의 É¯ìç)
d Þì는 ü험증권Õ 기재된 피ü험×¬ ÷ û별þ관의 ü험기간 중Õ 제2

항ÕÝ 정한 ü장¼Þÿ ÷후Õ<Ø=,<기Ð피부Ø=또는<½상선Ø=
으ü 진단 ×정되ì, ý Þ료를 ÊÙÉ인 »É으ü 항Ø방ì선(양성×) 
Þ료를 ¿은 경우Õ는 최Í 1ÞÕ 한Ýí Å래Õ 정한 ®æ을 항Ø방ì
선(양성×)Þ료비(최Í1Þ한)으ü ü험Úø×Õ게 É¯þ니ö.

í 분

지¯®æ
최초 계약

갱신계약ü험계약일부터
2년미만

ü험계약일부터
2년이상

항Ø방ì선
(양성×)Þ료비

(최Í1Þ한)

÷ û별þ관 
ü험¬É®æ의 

50%

÷ û별þ관 
ü험¬É®æ의 

100%

÷ û별þ관 
ü험¬É®æ의 

100%
e 제1항의<Ø=Õ 대한 ü장¼Þÿ은 ÷ û별þ관의 ü험계þÿ부ñ ý날

을 ÿýÝí 90ÿ÷ É난 날의 ö음날ü Ý며,<기Ð피부Ø=및<½상선
Ø=Õ 대한 ü장¼Þÿ은 ü험계þÿü þ니ö. ÷ 경우 ü험계þÿ은 
÷ û별þ관의 제1Þ ü험료를 ¿은 날ü þ니ö.

@<Ø=Õ 대한 ü장¼Þÿ [예Þ]A
90ÿ ü장 제외 ü험¬É®æ의 100%

ü험¬É®æ의 50%
± ±  ±

 최Í계þÿ
 (2024년 4월 10ÿ)

<Ø=ü장 ¼Þÿ
(2024년 7월 9ÿ)

2년 경üÞØ
(2026년 4월 10ÿ)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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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 제2항Õ÷ 불íÝì 갱신계þ의 경우Õ는<Ø=,<기Ð피부Ø=및<½상
선Ø=Õ 대한 ü장¼Þÿ은 ÷ û별þ관의 갱신ÿü þ니ö.

제2ø(ü험® É¯Õ 관한 세부규정)
ü험Úø×와 Þì¬ 제1ø(ü험®의 É¯ìç)의 ü험® É¯ìçÕ 대õ 
þ의ÝÉ 못할 때는 ü험Úø×와 Þì¬ ý께 제3×를 정Ýì ý 제3×의 
의견Õ 따를 Ú 있÷니ö. 제3×는 의료½ 제3ø(의료기관)Õ 규정한 종þ
병원 ÍÎ 전문의 중Õ 정Ý며, ü험® É¯ìç 판정Õ ü는 의료비용은 
Þì¬ 전æ 부öþ니ö.

제3ø(Ø, 기Ð피부Ø, ½상선Ø의 정의 및 진단×정)
d ÷ û별þ관ÕÝ<Ø=÷ÿ ý은 제8ì 한î표준질병ì인분류Õ 있õÝ 

Æ성신생¼(Ø)ü 분류되는 질병ÕÝ<기Ð피부Ø=및<½상선Ø=을 제
외한 질병(@별표27A>Æ성신생¼(Ø)(기Ð피부Ø 및 ½상선Ø 제외) 분
류표?참ø)을 말þ니ö. ö만, 전Ø(前癌)상Ü(Ø으ü 변Ý기 ÷전 상
Ü)(Premalignant condition or condition with malignant potential)는 
제외þ니ö.

e ÷ û별þ관ÕÝ<기Ð피부Ø=÷ÿ ý은 제8ì 한î표준질병ì인분류 
중 분류번þ C44(기Ð 피부의 Æ성신생¼)Õ õ당Ý는 질병(@별표28A
>기Ð피부Ø 및 ½상선Ø 분류표?참ø)을 말þ니ö.

f ÷ û별þ관ÕÝ<½상선Ø=÷ÿ ý은 제8ì 한î표준질병ì인분류 중 
분류번þ C73(½상선의 Æ성신생¼)Õ õ당Ý는 질병(@별표28A>기Ð
피부Ø 및 ½상선Ø 분류표?참ø)을 말þ니ö.

g<Ø=,<기Ð피부Ø=또는<½상선Ø=의 진단×정은 병½ 또는 진단검
ì의Þ의 전문의 ×증을 ¬진 ×Õ 의Ýí 내¼져ý Ý며, ÷ 진단은 
øÊ(fixed tissue)검ì, û세¼늘ø인검ì(fine needle aspiration) 또는 
혈æ(hemic system)검ìÕ 대한 현û경 Í견을 기Íü Ýíý þ니ö. 
÷ 경우<Ø=,<기Ð피부Ø=또는<½상선Ø=의 진단×정 ÞØ은 상기 
검ìÕ 의한 결üüì ÞØ으ü þ니ö. ýÿ  ̧ 상기Õ 의한 진단÷ ¬
·ÝÉ Ï을 때Õ는 피ü험×¬<Ø=,<기Ð피부Ø=또는<½상선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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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ü 진단 또는 Þ료를 ¿ì 있음을 증명할 만한 문ÝÖ된 기ý 또는 증
거¬ 있õý þ니ö.

@상기Õ 의한 진단÷ ¬·ÝÉ Ï을 때 [예Þ]A
· 피ü험×¬ øÊ검ì 등 병½ÞÉ 검ì를 ¿을 íçÇ÷ ¯Î한 병

증 ÆÖü ìý한 경우
· 종양의 À생부위 및 피ü험×의 신체상Ü 등의 ÷çü øÊ을 Ý출

Ý는 경우 생명의 위험을 Í래할 Ú 있õ 병½ÞÉ 검ì를 ÞÞ할 
Ú Ç는 경우   

h 한î표준질병·ì인분류 ÉîÝ의 'ìý 및 질병÷환의 분류번þ부í를 위
한 선정준ßü Éî'Õ 따ÿ C77~C80(불명×한, ÷ì성 및 상세불명 부
위의 Æ성신생¼(Ø))의 경우 ÿì성 Æ성신생¼(Ø)÷ ×인되는 경우Õ
는 원À부위(최Í À생한 부위)를 기준으ü 분류þ니ö. ö만, ÷ 경우Õ
÷ ÷ì성 및 상세불명 부위의 Æ성신생¼(Ø)(C77~C80)의 진단×정 Þ
Ø은 원ÀØ 진단×정 ÞØ으ü 변경되É Ï÷니ö.

@예ÞA
· C73(½상선의 Æ성신생¼)÷ ½프절ü 전÷되õ C77 (½프절의 ÷

ì성 및 상세불명의 Æ성신생¼)ü 진단된 경우Õ÷ C73(½상선의 
Æ성신생¼)Õ õ당Ý는 질병으ü 봅니ö

· C50(ç방의 Æ성신생¼)÷ 폐ü 전÷되õ C78.0(폐의 ÷ì성 Æ성
신생¼)ü 진단된 경우Õ÷ C50(ç방의 Æ성신생¼)Õ õ당Ý는 질
병으ü 봅니ö.

· C16(위의 Æ성신생¼)÷ 뇌ü 전÷되õ C79.3(뇌 및 뇌ú의 ÷ì성 
Æ성신생¼)ü 진단된 경우Õ÷ C16(위의 Æ성신생¼)Õ õ당Ý는 
질병으ü 봅니ö.

  

  
제4ø(항Ø방ì선(양성×)Þ료의 정의)
÷ û별þ관ÕÝ<항Ø방ì선(양성×)Þ료=ÿ ý은 제5ø(항Ø방ì선Þ료
의 정의)ÕÝ 정한<항Ø방ì선Þ료=중 î내Õ 허¬된 양성×Þ료센ñÕÝ 
방ì선종양Þü 전문의 ×증을 ¬진 ×¬ 피ü험×의<Ø=,<기Ð피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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Ø=또는<½상선Ø=의 ÊÙÉ인 Þ료를 »É으ü 양성×를 ÷용Ýí Þ료
Ý는 것을 말þ니ö.

@용õ풀÷A
· 항Ø방ì선(양성×)Þ료란 ÚÍ 원×ö을 ¬ÎÝí ÿ은 분½된 양

성×를 ÷용Ýí Ø 환×의 몸Õ øìÝí Ø세ÿ의 성장ü ×산을 
ö제Ý는<항Ø방ì선Þ료=를 말þ니ö. 양성×는 광×  ̧ 전×와 
달½ 신체 표면ÕÝ 빠른 Î÷ü 진ÞÝì î부ÕÝ ²린 Î÷ü 
진ÞÝ는 û성(브래ý 피크)을 ¬É며, ÷를 Þ료Õ ÷용þ니ö.   

제5ø(항Ø방ì선Þ료의 정의)
÷ û별þ관ÕÝ<항Ø방ì선Þ료=ÿ ý은 방ì선종양Þü 전문의 ×증
을 ¬진 ×¬ 피ü험×의 Ø의 ÊÙÉ인 Þ료를 »É으ü ìÕ너É 전½방
ì선(ionizing radiation)을 øì(照射)Ýí Ø세ÿ를 ý÷는 Þ료½을 말þ니ö.

제6ø(ü험®을 É¯ÝÉ Ï는 ìç)
÷ û별þ관의 ü험®을 É¯ÝÉ Ï은 ìç는 ü통þ관 제5ø(ü험®을 É
¯ÝÉ Ï는 ìç) 제1항을 따¾니ö.

제7ø(û별þ관의 무효)
ü통þ관 제20ø(계þ의 무효)Õ 정한 ì항 ÷외Õ÷ 피ü험×¬ ÷ û별þ
관의 ü험계þÿü부ñ 제1ø(ü험®의 É¯ìç) 제2항ÕÝ 정한 ü장¼Þ
ÿ 전ÿ ÷전Õ<Ø=으ü 진단×정 되는 경우Õ는 ÷ û별þ관은 무효ü 
Ý며 ÷û ¹É한 ÷ û별þ관의 ü험료를 돌¼ü¾니ö. 
ö만, Þì의 ì의 또는 üäü û별þ관÷ 무효ü 된 경우와 Þì¬ 승¹ 
전Õ 무효È을 알Ý거  ̧ 알 Ú 있É음Õ÷ ü험료를 반환ÝÉ Ï은 경우Õ
는 ü험료를 ¹É한 날의 ö음날부ñ 반환ÿ까É의 기간Õ 대Ýí Þì는 
ü험계þ대출÷율을 연단위 ý½ü 계산한 ®æ을 더Ýí 돌¼ ü¾니ö.

제8ø(ü험료의 ¹É을 연체Ýí õÉ된 계þ의 부활(효½Þý))
부활(효½Þý)되는 ÷ û별þ관의 ü장¼Þ는 ü통þ관 제28ø(ü험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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¹É을 연체Ýí õÉ된 계þ의 부활(효½Þý))을 따¾니ö. ÷ 경우 부활
(효½Þý)ÿ을 ü험계þÿü Ýí 제1ø(ü험®의 É¯ìç) 제2항의 ü장
¼Þÿ을 É용þ니ö.

제9ø(û별þ관의 갱신)
÷ û별þ관은 제÷성 û별þ관<5-6. ×동갱신 É용대상 û별þ관=Õ 따
ÿ 갱신½니ö.

제10ø(û별þ관의 Í멸)
d 제1ø(ü험®의 É¯ìç)의 항Ø방ì선(양성×)Þ료비(최Í1Þ한)을 É

¯한 때Õ는 ý 손õü상의 원인÷ 생긴 때부ñ ÷ û별þ관은 Í멸되
며, ÷ û별þ관의 õþ환¯®을 É¯ÝÉ Ï÷니ö.

e 피ü험×¬ ÷ û별þ관의 ü험기간 중Õ ìý한 경우Õ÷ ÷ û별þ관
은 ý 때부ñ 효½÷ Ç으며, ÷ 경우<ü험료 및 õþ환¯® 산출방½
Ý=ÕÝ 정Ý는 ¼Õ 따ÿ Þì¬ É¾한 ìý 당Þ ÷ û별þ관의 계
þ×É¾æ 및 û경üü험료를 É¯þ니ö.

f 제2항의 계þ×É¾æ É¯ìç¬ À생한 경우 계þ×는 ü통þ관 제7ø
(ü험®의 청í) 제1항의 Ý류 중 계þ×É¾æ É¯ü 관련된 Ý류를 
제출Ýì 계þ×É¾æ을 청íÝíý þ니ö. 계þ×É¾æ의 É¯절ì
는 ü통þ관 제8ø(ü험®의 É¯절ì)의 규정을 따르며, É¯기ÿ의 ö
음 날부ñ É¯ÿ까É의 기간Õ 대한 ÷×의 계산은 ü험계þ대출÷율을 
연단위 ý½ü 계산þ니ö.

제11ø(준용규정)
÷ û별þ관ÕÝ 정ÝÉ Ï은 ì항은 ü통þ관을 따¾니ö.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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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 갱신형 항암방사선(세기ø절)Þ료비(최Í1회한)(355간편¬È)ü장 특별약관

제1ø(ü험®의 É¯ìç)
d Þì는 ü험증권Õ 기재된 피ü험×¬ ÷ û별þ관의 ü험기간 중Õ 제2

항ÕÝ 정한 ü장¼Þÿ ÷후Õ<Ø=,<기Ð피부Ø=또는<½상선Ø=
으ü 진단 ×정되ì, ý Þ료를 ÊÙÉ인 »É으ü 항Ø방ì선(세기ø절) 
Þ료를 ¿은 경우Õ는 최Í 1ÞÕ 한Ýí Å래Õ 정한 ®æ을 항Ø방ì
선(세기ø절)Þ료비(최Í1Þ한)으ü ü험Úø×Õ게 É¯þ니ö.

í 분

지¯®æ

최초 계약

갱신계약ü험계약일부터
2년미만

ü험계약일부터
2년이상

항Ø방ì선
(세기ø절)Þ료비

(최Í1Þ한)

÷ û별þ관 
ü험¬É®æ의 

50%

÷ û별þ관 
ü험¬É®æ의 

100%

÷ û별þ관 
ü험¬É®æ의 

100%
e 제1항의<Ø=Õ 대한 ü장¼Þÿ은 ÷ û별þ관의 ü험계þÿ부ñ ý날

을 ÿýÝí 90ÿ÷ É난 날의 ö음날ü Ý며,<기Ð피부Ø=및<½상선
Ø=Õ 대한 ü장¼Þÿ은 ü험계þÿü þ니ö. ÷ 경우 ü험계þÿ은 
÷ û별þ관의 제1Þ ü험료를 ¿은 날ü þ니ö.

@<Ø=Õ 대한 ü장¼Þÿ [예Þ]A
90ÿ ü장 제외 ü험¬É®æ의 100%ü험¬É®æ의 50%

± ±  ±
 최Í계þÿ
 (2024년 4월 10ÿ)

<Ø=ü장 ¼Þÿ
(2024년 7월 9ÿ)

2년 경üÞØ
(2026년 4월 10ÿ)

 

f 제2항Õ÷ 불íÝì 갱신계þ의 경우Õ는<Ø=,<기Ð피부Ø=및<½상
선Ø=Õ 대한 ü장¼Þÿ은 ÷ û별þ관의 갱신ÿü þ니ö.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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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ø(ü험® É¯Õ 관한 세부규정)
ü험Úø×와 Þì¬ 제1ø(ü험®의 É¯ìç)의 ü험® É¯ìçÕ 대õ 
þ의ÝÉ 못할 때는 ü험Úø×와 Þì¬ ý께 제3×를 정Ýì ý 제3×의 
의견Õ 따를 Ú 있÷니ö. 제3×는 의료½ 제3ø(의료기관)Õ 규정한 종þ
병원 ÍÎ 전문의 중Õ 정Ý며, ü험® É¯ìç 판정Õ ü는 의료비용은 
Þì¬ 전æ 부öþ니ö.

제3ø(Ø, 기Ð피부Ø, ½상선Ø의 정의 및 진단×정)
d ÷ û별þ관ÕÝ<Ø=÷ÿ ý은 제8ì 한î표준질병ì인분류Õ 있õÝ 

Æ성신생¼(Ø)ü 분류되는 질병ÕÝ<기Ð피부Ø=및<½상선Ø=을 제
외한 질병(@별표27A>Æ성신생¼(Ø)(기Ð피부Ø 및 ½상선Ø 제외) 분
류표?참ø)을 말þ니ö. ö만, 전Ø(前癌)상Ü(Ø으ü 변Ý기 ÷전 상
Ü)(Premalignant condition or condition with malignant potential)는 
제외þ니ö.

e ÷ û별þ관ÕÝ<기Ð피부Ø=÷ÿ ý은 제8ì 한î표준질병ì인분류 
중 분류번þ C44(기Ð 피부의 Æ성신생¼)Õ õ당Ý는 질병(@별표28A
>기Ð피부Ø 및 ½상선Ø 분류표?참ø)을 말þ니ö.

f ÷ û별þ관ÕÝ<½상선Ø=÷ÿ ý은 제8ì 한î표준질병ì인분류 중 
분류번þ C73(½상선의 Æ성신생¼)Õ õ당Ý는 질병(@별표28A>기Ð
피부Ø 및 ½상선Ø 분류표?참ø)을 말þ니ö.

g<Ø=,<기Ð피부Ø=또는<½상선Ø=의 진단×정은 병½ 또는 진단검
ì의Þ의 전문의 ×증을 ¬진 ×Õ 의Ýí 내¼져ý Ý며, ÷ 진단은 
øÊ(fixed tissue)검ì, û세¼늘ø인검ì(fine needle aspiration) 또는 
혈æ(hemic system)검ìÕ 대한 현û경 Í견을 기Íü Ýíý þ니ö. 
÷ 경우<Ø=,<기Ð피부Ø=또는<½상선Ø=의 진단×정 ÞØ은 상기 
검ìÕ 의한 결üüì ÞØ으ü þ니ö. ýÿ  ̧ 상기Õ 의한 진단÷ ¬
·ÝÉ Ï을 때Õ는 피ü험×¬<Ø=,<기Ð피부Ø=또는<½상선Ø=
으ü 진단 또는 Þ료를 ¿ì 있음을 증명할 만한 문ÝÖ된 기ý 또는 증
거¬ 있õý þ니ö.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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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기Õ 의한 진단÷ ¬·ÝÉ Ï을 때 [예Þ]A
· 피ü험×¬ øÊ검ì 등 병½ÞÉ 검ì를 ¿을 íçÇ÷ ¯Î한 병

증 ÆÖü ìý한 경우
· 종양의 À생부위 및 피ü험×의 신체상Ü 등의 ÷çü øÊ을 Ý출

Ý는 경우 생명의 위험을 Í래할 Ú 있õ 병½ÞÉ 검ì를 ÞÞ할 
Ú Ç는 경우   

h 한î표준질병·ì인분류 ÉîÝ의 'ìý 및 질병÷환의 분류번þ부í를 위
한 선정준ßü Éî'Õ 따ÿ C77~C80(불명×한, ÷ì성 및 상세불명 부
위의 Æ성신생¼(Ø))의 경우 ÿì성 Æ성신생¼(Ø)÷ ×인되는 경우Õ
는 원À부위(최Í À생한 부위)를 기준으ü 분류þ니ö. ö만, ÷ 경우Õ
÷ ÷ì성 및 상세불명 부위의 Æ성신생¼(Ø)(C77~C80)의 진단×정 Þ
Ø은 원ÀØ 진단×정 ÞØ으ü 변경되É Ï÷니ö.

@예ÞA
· C73(½상선의 Æ성신생¼)÷ ½프절ü 전÷되õ C77 (½프절의 ÷

ì성 및 상세불명의 Æ성신생¼)ü 진단된 경우Õ÷ C73(½상선의 
Æ성신생¼)Õ õ당Ý는 질병으ü 봅니ö

· C50(ç방의 Æ성신생¼)÷ 폐ü 전÷되õ C78.0(폐의 ÷ì성 Æ성
신생¼)ü 진단된 경우Õ÷ C50(ç방의 Æ성신생¼)Õ õ당Ý는 질
병으ü 봅니ö.

· C16(위의 Æ성신생¼)÷ 뇌ü 전÷되õ C79.3(뇌 및 뇌ú의 ÷ì성 
Æ성신생¼)ü 진단된 경우Õ÷ C16(위의 Æ성신생¼)Õ õ당Ý는 
질병으ü 봅니ö.

  

  
제4ø(항Ø방ì선(세기ø절)Þ료의 정의)
÷ û별þ관ÕÝ<항Ø방ì선(세기ø절)Þ료=ÿ ý은 제5ø(항Ø방ì선Þ
료의 정의)ÕÝ 정한<항Ø방ì선Þ료=중, 방ì선종양Þü 전문의 ×증
을 ¬진 ×¬ 피ü험×의<Ø=,<기Ð피부Ø=또는<½상선Ø=의 ÊÙÉ
인 Þ료를 »É으ü<세기ø절방ì선Þ료½=을 ÷용Ýí Þ료Ý는 것을 말
Ý며, 방ì선세기ø절÷ Ç거  ̧ É×방ì선을 ÷용Ý는 Þ료는 ÿýÝÉ 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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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니ö.

@용õ풀÷A
· 세기ø절방ì선Þ료½÷란 방ì선 øì 방향을 Úï¼까É 세분ÖÝ

ì,  세분Ö된 Çîùö 방ì선의 양(세기)을 ø절ý으ü써 종양 
ü위의 정상øÊÕ øõ¬는 방ì선량을 최ÍÖÝì Ø세ÿÕ만 선
ÝÉ으ü 방ì선량을 ø절Ýí øì할 Ú 있는 방ì선Þ료를 말þ니ö.

· É×방ì선Þ료란 전×를 제외한 Ý전 É×를 ¬ÎÝí ¸Ð¸는 브
래ý 피크ÿ는 ¼½É û성을 Ø 방ì선Þ료Õ 활용Ýí Þ료Ý는 
것을 말Ý며, 양성×방ì선 Þ료와 중É×방ì선 Þ료(탄Í선 ÿ은 
헬륨) 등÷ õ당½니ö.

  

제5ø(항Ø방ì선Þ료의 정의)
÷ û별þ관ÕÝ<항Ø방ì선Þ료=ÿ ý은 방ì선종양Þü 전문의 ×증
을 ¬진 ×¬ 피ü험×의 Ø의 ÊÙÉ인 Þ료를 »É으ü ìÕ너É 전½방
ì선(ionizing radiation)을 øì(照射)Ýí Ø세ÿ를 ý÷는 Þ료½을 말þ니ö.

제6ø(ü험®을 É¯ÝÉ Ï는 ìç)
÷ û별þ관의 ü험®을 É¯ÝÉ Ï은 ìç는 ü통þ관 제5ø(ü험®을 É
¯ÝÉ Ï는 ìç) 제1항을 따¾니ö.

제7ø(û별þ관의 무효)
ü통þ관 제20ø(계þ의 무효)Õ 정한 ì항 ÷외Õ÷ 피ü험×¬ ÷ û별þ
관의 ü험계þÿü부ñ 제1ø(ü험®의 É¯ìç) 제2항ÕÝ 정한 ü장¼Þ
ÿ 전ÿ ÷전Õ<Ø=으ü 진단×정 되는 경우Õ는 ÷ û별þ관은 무효ü 
Ý며 ÷û ¹É한 ÷ û별þ관의 ü험료를 돌¼ü¾니ö. 
ö만, Þì의 ì의 또는 üäü û별þ관÷ 무효ü 된 경우와 Þì¬ 승¹ 
전Õ 무효È을 알Ý거  ̧ 알 Ú 있É음Õ÷ ü험료를 반환ÝÉ Ï은 경우Õ
는 ü험료를 ¹É한 날의 ö음날부ñ 반환ÿ까É의 기간Õ 대Ýí Þì는 
ü험계þ대출÷율을 연단위 ý½ü 계산한 ®æ을 더Ýí 돌¼ ü¾니ö.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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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ø(ü험료의 ¹É을 연체Ýí õÉ된 계þ의 부활(효½Þý))
부활(효½Þý)되는 ÷ û별þ관의 ü장¼Þ는 ü통þ관 제28ø(ü험료의 
¹É을 연체Ýí õÉ된 계þ의 부활(효½Þý))을 따¾니ö. ÷ 경우 부활
(효½Þý)ÿ을 ü험계þÿü Ýí 제1ø(ü험®의 É¯ìç) 제2항의 ü장
¼Þÿ을 É용þ니ö.

제9ø(û별þ관의 갱신)
÷ û별þ관은 제÷성 û별þ관<5-6. ×동갱신 É용대상 û별þ관=Õ 따
ÿ 갱신½니ö.

제10ø(û별þ관의 Í멸)
d 제1ø(ü험®의 É¯ìç)의 항Ø방ì선(세기ø절)Þ료비(최Í1Þ한)을 

É¯한 때Õ는 ý 손õü상의 원인÷ 생긴 때부ñ ÷ û별þ관은 Í멸되
며, ÷ û별þ관의 õþ환¯®을 É¯ÝÉ Ï÷니ö.

e 피ü험×¬ ÷ û별þ관의 ü험기간 중Õ ìý한 경우Õ÷ ÷ û별þ관
은 ý 때부ñ 효½÷ Ç으며, ÷ 경우<ü험료 및 õþ환¯® 산출방½
Ý=ÕÝ 정Ý는 ¼Õ 따ÿ Þì¬ É¾한 ìý 당Þ ÷ û별þ관의 계
þ×É¾æ 및 û경üü험료를 É¯þ니ö.

f 제2항의 계þ×É¾æ É¯ìç¬ À생한 경우 계þ×는 ü통þ관 제7ø
(ü험®의 청í) 제1항의 Ý류 중 계þ×É¾æ É¯ü 관련된 Ý류를 
제출Ýì 계þ×É¾æ을 청íÝíý þ니ö. 계þ×É¾æ의 É¯절ì
는 ü통þ관 제8ø(ü험®의 É¯절ì)의 규정을 따르며, É¯기ÿ의 ö
음 날부ñ É¯ÿ까É의 기간Õ 대한 ÷×의 계산은 ü험계þ대출÷율을 
연단위 ý½ü 계산þ니ö.

제11ø(준용규정)
÷ û별þ관ÕÝ 정ÝÉ Ï은 ì항은 ü통þ관을 따¾니ö.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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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 갱신형 표적항암약물허¬Þ료비(최Í1회한)(355간편¬È)ü장 특별약관

제1ø(ü험®의 É¯ìç)
d Þì는 ü험증권Õ 기재된 피ü험×¬ ÷ û별þ관의 ü험기간 중Õ 제2

항ÕÝ 정한 ü장¼Þÿ ÷후Õ<Ø=,<기Ð피부Ø=또는<½상선Ø=
으ü 진단 ×정되ì, ý Þ료를 ÊÙÉ인 »É으ü<표É항Øþ¼허¬Þ
료=를 ¿은 경우Õ는 최Í 1ÞÕ 한Ýí Å래Õ 정한 ®æ을 표É항Ø
þ¼허¬Þ료비(최Í1Þ한)으ü ü험Úø×Õ게 É¯þ니ö.

í 분

지¯®æ
최초 계약

갱신계약ü험계약일부터
2년미만

ü험계약일부터
2년이상

표É항Ø
þ¼허¬Þ료비

(최Í1Þ한)

÷ û별þ관 
ü험¬É®æ의 

50%

÷ û별þ관 
ü험¬É®æ의 

100%

÷ û별þ관 
ü험¬É®æ의 

100%
e 제1항의<Ø=Õ 대한 ü장¼Þÿ은 ÷ û별þ관의 ü험계þÿ부ñ ý날

을 ÿýÝí 90ÿ÷ É난 날의 ö음날ü Ý며,<기Ð피부Ø=및<½상선
Ø=Õ 대한 ü장¼Þÿ은 ü험계þÿü þ니ö. ÷ 경우 ü험계þÿ은 
÷ û별þ관의 제1Þ ü험료를 ¿은 날ü þ니ö.

@<Ø=Õ 대한 ü장¼Þÿ [예Þ]A
90ÿ ü장 제외 ü험¬É®æ의 100%ü험¬É®æ의 50%

± ±  ±
 최Í계þÿ
 (2024년 4월 10ÿ)

<Ø=ü장 ¼Þÿ
(2024년 7월 9ÿ)

2년 경üÞØ
(2026년 4월 10ÿ)

 
  

f 제2항Õ÷ 불íÝì 갱신계þ의 경우Õ는<Ø=,<기Ð피부Ø=및<½상
선Ø=Õ 대한 ü장¼Þÿ은 ÷ û별þ관의 갱신ÿü þ니ö.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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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ø(ü험® É¯Õ 관한 세부규정)
d 제1ø(ü험®의 É¯ìç)의 표É항Øþ¼허¬Þ료비는 표É항Ø제를 ß

품의þ품Í전ÜÕÝ 허¬된 효·효ü ¼위내ÕÝ ì용된 경우Õ 한Ýí 
ü장þ니ö. ö만, ß품의þ품Í전ÜÕÝ 허¬된 효·효ü ¼위 외 ì용
÷É만 Ø질환î의위원Þ를 거Ü 건½ü험îì평¬원(향후 제÷변경 Þ
Õ는 동 기관ü 동ÿ한 기·을 ÚÞÝ는 기관)÷ 승인한 Ö½(ö만, õ당 
의þ품의 ì용을 신청 또는 신ì한 Ö양기관Õ 한þ니ö)으ü ì용된 경
우Õ는 ü장þ니ö.

@표É항Ø제의 Í정성 및 ç효성 인정¼위A
ß품의þÍ전Ü<효·효ü=¼위 내 인정

표É
항Ø제

<Ø질환î의위원Þ를 거쳐 
건½ü험îì평¬원÷ 승인한 Ö½=인 경우 인정

ß품의þÍ전Ü 
효·효ü ¼위 외

불인정<Ø질환î의위원Þ를 거쳐 
건½ü험îì평¬원÷ 승인한 Ö½=÷ Å닌 경우

e 제1ø(ü험®의 É¯ìç)의<표É항Øþ¼허¬Þ료=를 ¿은 경우ÿ ý
은<표É항Ø제=를 Ü방 ¿ì þ¼÷ þí되É을 때를 말Ý며, 최ÍÜ
방ÿ×를 기준으ü þ니ö. ö만, 제4ø(표É항Ø제 및 표É항Øþ¼허
¬Þ료비의 정의) 제3항ÕÝ 정한<Í전성ü ç효성 인정 ¼위=¬ 변경
(Ý¬ 또는 í제)된 경우Õ는 변경된<Í전성ü ç효성 인정 ¼위=É용 
후 최Íü ÷래Ý는 Ü방ÿ×를 기준으ü þ니ö.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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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Í전성ü ç효성 인정 ¼위=변경(Ý¬) 예Þ : 의þ품의 8효·효ü9 Ý¬ 허¬A
의þ품 품»허¬

-분류번þ:421(항Æ성종양제)
-효·효ü:ç방Ø의 Þ료  ü장 제외

효·효ü Ý¬허¬
-효·효ü:ç방Ø,위Ø의 
Þ료           ü장

2024년4월1ÿ 2024년7월1ÿ(Ü방ÿ)
위Ø진단 및 위Ø의 
Þ료»É으ü 1ì 

표É항Ø제 Ü방 및 þþ
⇒ 표É항Øþ¼허¬Þ료비 

ûõ당

2025년4월1ÿ 2025년7월1ÿ(Ü방ÿ)
위Ø의 Þ료»É으ü 

2ì 표É항Ø제 Ü방 및 þþ
⇒ 표É항Øþ¼허¬Þ료비 

õ당

@<Í전성ü ç효성 인정 ¼위=변경(í제) 예Þ : 의þ품의 8효·효ü9 허¬ 취ÍA
의þ품 품»허¬

- 분류번þ:421(항Æ성종양제)
- 효·효ü:ç방Ø,위Ø의 Þ료

효·효ü 허¬ 취Í
- 효·효ü:ç방Ø의 Þ료
(위Ø의 Þ료 허¬ 취Í) ü장제외

2024년4월1ÿ 2025년1월1ÿ 2025년4월1ÿ(Ü방ÿ)
위Ø진단 및 위Ø의 Þ료»É으ü 

1ì 표É항Ø제 Ü방 및 þþ
⇒ 표É항Øþ¼허¬Þ료비 ûõ당

f ü험Úø×와 Þì¬ 제1ø(ü험®의 É¯ìç)의 ü험® É¯ìçÕ 대
õ þ의ÝÉ 못할 때는 ü험Úø×와 Þì¬ ý께 제3×를 정Ýì ý 제
3×의 의견Õ 따를 Ú 있÷니ö. 제3×는 의료½ 제3ø(의료기관)Õ 규
정한 종þ병원 ÍÎ 전문의 중Õ 정Ý며, ü험® É¯ìç 판정Õ ü는 
의료비용은 Þì¬ 전æ 부öþ니ö.

제3ø(Ø, 기Ð피부Ø 및 ½상선Ø의 정의 및 진단×정)
d ÷ û별þ관ÕÝ<Ø=÷ÿ ý은 제8ì 한î표준질병ì인분류Õ 있õÝ 

Æ성신생¼(Ø)ü 분류되는 질병ÕÝ<기Ð피부Ø=및<½상선Ø=을 제
외한 질병(@별표27A>Æ성신생¼(Ø)(기Ð피부Ø 및 ½상선Ø 제외) 분
류표?참ø)을 말þ니ö. ö만, 전Ø(前癌)상Ü(Ø으ü 변Ý기 ÷전 상
Ü)(Premalignant condition or condition with malignant potential)는 
제외þ니ö.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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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 ÷ û별þ관ÕÝ<기Ð피부Ø=÷ÿ ý은 제8ì 한î표준질병ì인분류 
중 분류번þ C44(기Ð 피부의 Æ성신생¼)Õ õ당Ý는 질병(@별표28A
>기Ð피부Ø 및 ½상선Ø 분류표?참ø)을 말þ니ö.

f ÷ û별þ관ÕÝ<½상선Ø=÷ÿ ý은 제8ì 한î표준질병ì인분류 중 
분류번þ C73(½상선의 Æ성신생¼)Õ õ당Ý는 질병(@별표28A>기Ð
피부Ø 및 ½상선Ø 분류표?참ø)을 말þ니ö.

g<Ø=,<기Ð피부Ø=및<½상선Ø=의 진단 ×정은 병½ 또는 진단검ì
의Þ의 전문의 ×증을 ¬진 ×Õ 의Ýí 내¼져ý Ý며, ÷ 진단은 ø
Ê(fixed tissue)검ì, û세¼늘ø인검ì(fine needle aspiration) 또는 혈
æ(hemic system)검ìÕ 대한 현û경 Í견을 기Íü Ýíý þ니ö. ÷ 
경우<Ø=,<기Ð피부Ø=및<½상선Ø=의 진단×정 ÞØ은 상기 검ì
Õ 의한 결üüì ÞØ으ü þ니ö. ýÿ  ̧ 상기Õ 의한 진단÷ ¬·Ý
É Ï을 때Õ는 피ü험×¬<Ø=,<기Ð피부Ø=또는<½상선Ø=으ü 
진단 또는 Þ료를 ¿ì 있음을 증명할 만한 문ÝÖ된 기ý 또는 증거¬ 
있õý þ니ö. 

@상기Õ 의한 진단÷ ¬·ÝÉ Ï을 때 [예Þ]A
· 피ü험×¬ øÊ검ì 등 병½ÞÉ 검ì를 ¿을 íçÇ÷ ¯Î한 병

증 ÆÖü ìý한 경우
· 종양의 À생부위 및 피ü험×의 신체상Ü 등의 ÷çü øÊ을 Ý출

Ý는 경우 생명의 위험을 Í래할 Ú 있õ 병½ÞÉ 검ì를 ÞÞ할 
Ú Ç는 경우   

@ç의ì항A
한î표준질병ì인분류 ÉîÝ의 "ìý 및 질병÷환의 분류번þ부í를 
위한 선정준ßü Éî"Õ 따ÿ C77~C80(불명×한, ÷ì성 및 상세불
명 부위의 Æ성신생¼(Ø))의 경우 ÿì성 Æ성신생¼(Ø)÷ ×인되는 
경우Õ는 원À부위(최Í À생한 부위)를 기준으ü 분류þ니ö. ö만, 
÷ 경우Õ÷ ÷ì성 및 상세불명 부위의 Æ성신생¼(Ø)(C77~C80)의 
진단×정 ÞØ은 원ÀØ 진단×정 ÞØ으ü 변경되É Ï÷니ö.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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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ÞA
· C73(½상선의 Æ성신생¼)÷ ½프절ü 전÷되õ C77 (½프절의 ÷

ì성 및 상세불명의 Æ성신생¼)ü 진단된 경우Õ÷ C73(½상선의 
Æ성신생¼)Õ õ당Ý는 질병으ü 봅니ö

· C50(ç방의 Æ성신생¼)÷ 폐ü 전÷되õ C78.0(폐의 ÷ì성 Æ성
신생¼)ü 진단된 경우Õ÷ C50(ç방의 Æ성신생¼)Õ õ당Ý는 질
병으ü 봅니ö.

· C16(위의 Æ성신생¼)÷ 뇌ü 전÷되õ C79.3(뇌 및 뇌ú의 ÷ì성 
Æ성신생¼)ü 진단된 경우Õ÷ C16(위의 Æ성신생¼)Õ õ당Ý는 
질병으ü 봅니ö.

  

  
제4ø(표É항Ø제 및 표É항Øþ¼허¬Þ료비의 정의)
d ÷ û별þ관ÕÝ<표É항Ø제=ÿ ý은 ß품의þ품Í전Ü 예규<의þ품 

등 분류번þÕ 관한 규정=Õ 의Ýí 의þ품 분류번þ 8421(항Æ성종양
제)9(예규 ¼정Õ 따ÿ 분류번þ¬ 변경되는 경우 8항Æ성종양제9Õ 준Ý
는 분류번þ)ü 분류되는 의þ품 중 종양의 성장, 진Þ 및 ×산Õ ÊÙ 
관íÝí û정한 분×의 기·을 방õý으ü써 Ø세ÿ의 성장ü ×산을 
ö제Ý는 Þ료제를 말þ니ö. ö만, þ르몬 관련 Þ료제, 세ÿø성 항Ø
제 및 생¼ÞÉ 반응 ø절제는<표É항Ø제=의 ¼위ÕÝ 제외þ니ö.

@용õ풀÷A
· þ르몬 관련Þ료제란 항ØÞ료Õ ì용되는 þ르몬제제, Ø세ÿÕ 있

는 þ르몬 Ú용제Õ Ø용Ý는 þ제, Ø을 성장Þô는ó 기íÝ는 þ
르몬÷ 생성되는 õ당 장기Õ Ø용Ý는 þ제 등을 말þ니ö.

· 세ÿø성 항Ø제란 üü DNAÕ ÊÙ Ø용Ýí Ø세ÿÕ 대한 ø성
을 ¸Ð내는 þ제ü DNA와 RNA의 þ성ü정 및 çì분열을 방õÝ
거 ,̧ DNA 분× ×체Õ õü운 Ç향을 û쳐Ý Ø세ÿ를 ý÷는 þ
제를 말þ니ö.

· 생¼ÞÉ 반응 ø절제란 Ø세ÿÕ 대한 면î 반응·½을 변Ö(증½)
Þ킴으ü써 Ø을 Þ료Ýì× Ý는 방½을 말Ýí, ÷때 면îÖ½제
ü ì용되는 þ¼ø을 생¼ÞÉ 반응 ø절제ÿì þ니ö.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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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Í전성ü ç효성 인정 ¼위=×인 방½A
· ß품의þ품Í전Ü 허¬ 내<효·효ü=×인
  : ß품의þ품Í전Ü 의þ품통þ정üÞ스템(https://nedrug.mfds.go.kr) 

- 의þ품 검É

@표É항Ø제 õ당 의þ품명 및 성분명 Í내A
표É항Ø제Õ 대한 ü험¬É×의 ÷õ를 돕기 위Ýí, 2023년 8월 기
준 표É항Ø제Õ õ당Ý는 의þ품명 및 성분명을 (@별표29A>û정
질병 표É항Ø제 õ당 의þ품명 및 성분명 Í내?참ø)Õ 기재Ýì 있
으니, ×세한 ì항은 õ당 내용을 ×인ÝÞ기 ¼À니ö.   

e ÷ û별þ관ÕÝ<표É항Øþ¼허¬Þ료=ÿ ý은 제5ø(항Øþ¼Þ료의 
정의)ÕÝ 정한<항Øþ¼Þ료=중 의료½ 제3ø(의료기관)Õ 의거 õ당 
진료ü»의 전문의 ×증을 ¬진 ×¬ 피ü험×의<Ø=,<기Ð피부
Ø=또는<½상선Ø=의 Þ료를 »É으ü 제1항ÕÝ 정한<표É항Ø제=
를<Í전성ü ç효성 인정 ¼위=내ÕÝ þíÝí Þ료Ý는 것을 말þ니ö.

f 제2항의<Í전성ü ç효성 인정 ¼위=ÿ ý은 ö음  þÕ õ당Ý는 
경우를 말Ýí, þþ Ü방ÞØ의 기준을 É용þ니ö.

   1. ß품의þ품Í전ÜÕÝ 허¬된<효·효ü=¼위 내ü ì용된 경우
   2. ß품의þ품Í전ÜÕÝ 허¬된<효·효ü=¼위 외 ì용÷É만<Ø질

환î의위원Þ를 거쳐 건½ü험îì평¬원÷ 승인한 Ö½(ö만, õ당 
의þ품의 ì용을 신청 또는 신ì한 Ö양기관Õ 한þ니ö)=으ü ì용
된 경우

@용õ풀÷A
Ø질환î의위원Þ(중증질환î의위원Þ)란 î민건½ü험 Ö양¯í의 기
준Õ 관한 규ß 제5ø의2 제1항Õ 따ÿ Ø환×(중증환×)Õ게 Ü방·þ
í되는 þ제Õ 대한 Ö양¯í É용기준 및 방½Õ 대Ýí î의Ý기 
위õ 건½ü험îì평¬원ÕÝ 운ÇÝ는 ü건의료계 전문¬øü í성
된 위원Þ를 말þ니ö.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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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ß품의þ품Í전Ü 허¬ 외<효·효ü=,<Ø질환î의위원Þ를 거쳐 
건½ü험îì평¬원÷ 승인한 Ö½(ö만, õ당 의þ품의 ì용을 신
청 또는 신ì한 Ö양기관Õ 한ý)=×인

  : 건½ü험îì평¬원(https://www.hira.or.kr) - 의료정ü – 의þ품
정ü – Ø질환ì용þ제 및 Ö½ – 항ØÖÞÖ½ – 허¬Íü항ØÖ
½ – 인정되ì 있는 허¬Íü 항ØÖ½(용½용량 ÿý)

  g ß품의þ품Í전Ü 예규<의þ품 등 분류번þÕ 관한 규정=ÕÝ<표É항
Ø제=의 분류번þ를 û정Ýí ÀÁÝ는 경우, 제1항ÕÝ 정한<표É항
Ø제=÷외Õ Ý¬ü õ당Ý는 의þ품 또한 ÿýÝ는 것으ü þ니ö.

제5ø(항Øþ¼Þ료의 정의)
÷ û별þ관ÕÝ<항Øþ¼Þ료=ÿ ý은 õ당 진료ü»의 전문의 ×증을 
¬진 ×¬ 피ü험×의<Ø=,<기Ð피부Ø=또는<½상선Ø=의 ÊÙÉ인 
Þ료를 »É으ü 항ØÖÞÖ½ 또는 항Ø면îÖ½Õ 의õ 항Øþ¼을 þí
Ýí Þ료Ý는 것을 말Ý며, 항Ø면îÖ½÷란 면î기전을 ÷용õÝ Ø세ÿ
를 제거Ý는 Þ료를 말þ니ö. ö만, Ø세ÿ¬ Ç는 상ÜÕÝ 면î½을 증¬
Þô는 þ¼(Ùù¼, 헬¾Í, 셀À¸제 등)Þ료는 제외þ니ö.

제6ø(ü험®을 É¯ÝÉ Ï는 ìç)
÷ û별þ관의 ü험®을 É¯ÝÉ Ï은 ìç는 ü통þ관 제5ø(ü험®을 É
¯ÝÉ Ï는 ìç) 제1항을 따¾니ö.

제7ø(ü험®의 청í)
d ü험Úø×는 ö음의 Ý류를 제출Ýì ü험®을 청íÝíý þ니ö.
   1. 청íÝ(Þì 양ß)
   2. ìì증명Ý(진료비계산Ý, ìý진단Ý, 장õ진단Ý, É원Þ료×인Ý, 

의ìÜ방전(Ü방ø제비) 등)
   3. 표É항Øþ¼허¬Þ료 증명Ý
     ¬. 표É항Øþ¼허¬Þ료 진단Ý 또는 표É항Øþ¼허¬Þ료×인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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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Þì양ß)(÷Ý의 내용÷ ÿý되õý þ니ö.)
       1) 진단명
       2) þþ한 þ제의 제품명
       3) ß품의þ품Í전ÜÕÝ 허¬된 효·효ü ¼위 내 ì용 í부
       4) ß품의þ품Í전ÜÕÝ 허¬된 효·효ü ¼위 외 ì용의 경우,

<Ø질환î의위원Þ를 거쳐 건½ü험îì평¬원÷ 승인한 Ö
½=ì용í부

     .̧ É원Ü방ø제의 경우 진료비세부산정내îÝ, 외래Ü방ø제의 경우 
의ì Ü방전 및 þ제비 계산Ý

   4. 신분증(ü민등ý증÷  ̧ 운전면허증 등 본인È을 ×인할 Ú 있는 ì진
÷ 붙은 정부기관ÕÝ ÀÞ한 신분증, 본인÷ Å닌 경우Õ는 본인의 
인¼증명Ý 또는 본인Ý명ìä×인Ý ÿý)

   5. 기Ð ü험Úø×¬ ü험®의 ÚÁÕ 필ÖÝí 제출Ý는 Ý류
e 제1항 제2þ의 ìì증명Ý는 의료½ 제3ø(의료기관)ÕÝ 규정한 î내의 

병원÷  ̧ 의원 또는 î외의 의료관련½ÕÝ 정한 의료기관ÕÝ À¯한 
것÷õý þ니ö.

제8ø(û별þ관의 무효) 
ü통þ관 제20ø(계þ의 무효)Õ 정한 ì항 ÷외Õ÷ 피ü험×¬ ÷ û별þ
관의 ü험계þÿü부ñ 제1ø(ü험®의 É¯ìç) 제2항ÕÝ 정한 ü장¼Þ
ÿ 전ÿ ÷전Õ<Ø=으ü 진단×정 되는 경우Õ는 ÷ û별þ관은 무효ü 
Ý며 ÷û ¹É한 ÷ û별þ관의 ü험료를 돌¼ü¾니ö. 
ö만, Þì의 ì의 또는 üäü û별þ관÷ 무효ü 된 경우와 Þì¬ 승¹ 
전Õ 무효È을 알Ý거  ̧ 알 Ú 있É음Õ÷ ü험료를 반환ÝÉ Ï은 경우Õ
는 ü험료를 ¹É한 날의 ö음날부ñ 반환ÿ까É의 기간Õ 대Ýí Þì는 
ü험계þ대출÷율을 연단위 ý½ü 계산한 ®æ을 더Ýí 돌¼ ü¾니ö.

제9ø(ü험료의 ¹É을 연체Ýí õÉ된 계þ의 부활(효½Þý))
부활(효½Þý)되는 ÷ û별þ관의 ü장¼Þ는 ü통þ관 제28ø(ü험료의 
¹É을 연체Ýí õÉ된 계þ의 부활(효½Þý))을 따¾니ö. ÷ 경우 부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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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효½Þý)ÿ을 ü험계þÿü Ýí 제1ø(ü험®의 É¯ìç) 제2항의 ü장
¼Þÿ을 É용þ니ö.

제10ø(û별þ관의 갱신)
÷ û별þ관은 제÷성 û별þ관<5-6. ×동갱신 É용대상 û별þ관=Õ 따
ÿ 갱신½니ö.

제11ø(û별þ관의 Í멸)
d 제1ø(ü험®의 É¯ìç)의 표É항Øþ¼허¬Þ료비(최Í1Þ한)을 É¯

한 때Õ는 ý 손õü상의 원인÷ 생긴 때부ñ ÷ û별þ관은 Í멸되며, 
÷ û별þ관의 õþ환¯®을 É¯ÝÉ Ï÷니ö.

e 피ü험×¬ ÷ û별þ관의 ü험기간 중Õ ìý한 경우Õ÷ ÷ û별þ관
은 ý 때부ñ 효½÷ Ç으며, ÷ 경우<ü험료 및 õþ환¯® 산출방½
Ý=ÕÝ 정Ý는 ¼Õ 따ÿ Þì¬ É¾한 ìý 당Þ ÷ û별þ관의 계
þ×É¾æ 및 û경üü험료를 É¯þ니ö.

f 제2항의 계þ×É¾æ É¯ìç¬ À생한 경우 계þ×는 ü통þ관 제7ø
(ü험®의 청í) 제1항의 Ý류 중 계þ×É¾æ É¯ü 관련된 Ý류를 
제출Ýì 계þ×É¾æ을 청íÝíý þ니ö. 계þ×É¾æ의 É¯절ì
는 ü통þ관 제8ø(ü험®의 É¯절ì)의 규정을 따르며, É¯기ÿ의 ö
음 날부ñ É¯ÿ까É의 기간Õ 대한 ÷×의 계산은 ü험계þ대출÷율을 
연단위 ý½ü 계산þ니ö.

제12ø(준용규정)
÷ û별þ관ÕÝ 정ÝÉ Ï은 ì항은 ü통þ관을 따¾니ö.

4-4. 갱신형 표적항암약물허¬Þ료비(연간1회한)(355간편¬È)ü장 특별약관

제1ø(ü험®의 É¯ìç)
d Þì는 ü험증권Õ 기재된 피ü험×¬ ÷ û별þ관의 ü험기간 중Õ 제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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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ÕÝ 정한 ü장¼Þÿ ÷후Õ<Ø=,<기Ð피부Ø=또는<½상선Ø=
으ü 진단 ×정되ì, ý Þ료를 ÊÙÉ인 »É으ü<표É항Øþ¼허¬Þ
료=를 ¿은 경우Õ는  연간 1ÞÕ 한Ýí Å래Õ 정한 ®æ을 표É
항Øþ¼허¬Þ료비(연간1Þ한)으ü ü험Úø×Õ게 É¯þ니ö.

í 분

지¯®æ

최초 계약

갱신계약ü험계약일부터
2년미만

ü험계약일부터
2년이상

표É항Ø
þ¼허¬Þ료비

(연간1Þ한)

÷ û별þ관 
ü험¬É®æ의 

50%

÷ û별þ관 
ü험¬É®æ의 

100%

÷ û별þ관 
ü험¬É®æ의 

100%
e 제1항의<Ø=Õ 대한 ü장¼Þÿ은 ÷ û별þ관의 ü험계þÿ부ñ ý날

을 ÿýÝí 90ÿ÷ É난 날의 ö음날ü Ý며,<기Ð피부Ø=및<½상
선Ø=Õ 대한 ü장¼Þÿ은 ü험계þÿü þ니ö. ÷ 경우 ü험계þÿ
은 ÷ û별þ관의 제1Þ ü험료를 ¿은 날ü þ니ö.

@<Ø=Õ 대한 ü장¼Þÿ [예Þ]A
90ÿ ü장 제외 ü험¬É®æ의 100%ü험¬É®æ의 50%

± ±  ±
 최Í계þÿ
 (2024년 4월 10ÿ)

<Ø=ü장 ¼Þÿ
(2024년 7월 9ÿ)

2년 경üÞØ
(2026년 4월 10ÿ)

 

f 제2항Õ÷ 불íÝì 갱신계þ의 경우Õ는<Ø=,<기Ð피부Ø=및<½상
선Ø=Õ 대한 ü장¼Þÿ은 ÷ û별þ관의 갱신ÿü þ니ö.

ª 제1항의<연간=÷ÿ ý은 ü험계þÿü부ñ ý1년 단위ü ÷래Ý는 계
þõ당ÿ 전ÿ까É의 기간을 의ûþ니ö.

제2ø(ü험® É¯Õ 관한 세부규정)
d 제1ø(ü험®의 É¯ìç)의 표É항Øþ¼허¬Þ료비는 표É항Ø제를 ß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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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의þ품Í전ÜÕÝ 허¬된 효·효ü ¼위내ÕÝ ì용된 경우Õ 한Ýí 
ü장þ니ö. ö만, ß품의þ품Í전ÜÕÝ 허¬된 효·효ü ¼위 외 ì용
÷É만 Ø질환î의위원Þ를 거Ü 건½ü험îì평¬원(향후 제÷변경 Þ
Õ는 동 기관ü 동ÿ한 기·을 ÚÞÝ는 기관)÷ 승인한 Ö½(ö만, õ
당 의þ품의 ì용을 신청 또는 신ì한 Ö양기관Õ 한þ니ö)으ü ì용된 
경우Õ는 ü장þ니ö.

@표É항Ø제의 Í정성 및 ç효성 인정¼위A
ß품의þÍ전Ü<효·효ü=¼위 내 인정

표É
항Ø제

<Ø질환î의위원Þ를 거쳐 
건½ü험îì평¬원÷ 승인한 Ö½=인 경우 인정

ß품의þÍ전Ü 
효·효ü ¼위 외

불인정<Ø질환î의위원Þ를 거쳐 
건½ü험îì평¬원÷ 승인한 Ö½=÷ Å닌 경우

e 제1ø(ü험®의 É¯ìç)의<표É항Øþ¼허¬Þ료=를 ¿은 경우ÿ ý
은<표É항Ø제=를 Ü방 ¿ì þ¼÷ þí되É을 때를 말Ý며, 최ÍÜ
방ÿ×를 기준으ü þ니ö. ö만, 제4ø(표É항Ø제 및 표É항Øþ¼허
¬Þ료비의 정의) 제3항ÕÝ 정한<Í전성ü ç효성 인정 ¼위=¬ 변경
(Ý¬ 또는 í제)된 경우Õ는 변경된<Í전성ü ç효성 인정 ¼위=É용 
후 최Íü ÷래Ý는 Ü방ÿ×를 기준으ü þ니ö.

@<Í전성ü ç효성 인정 ¼위=변경(Ý¬) 예Þ : 의þ품의 8효·효ü9 Ý¬ 허¬A
의þ품 품»허¬

-분류번þ:421(항Æ성종양제)
-효·효ü:ç방Ø의 Þ료  ü장 제외

효·효ü Ý¬허¬
-효·효ü:ç방Ø,위Ø의 Þ료          ü장

2024년4월1ÿ 2024년7월1ÿ(Ü방ÿ)
위Ø진단 및 위Ø의 
Þ료»É으ü 1ì 

표É항Ø제 Ü방 및 þþ
⇒ 표É항Øþ¼허¬Þ료비 

ûõ당

2025년4월1ÿ 2025년7월1ÿ(Ü방ÿ)
위Ø의 Þ료»É으ü 

2ì 표É항Ø제 Ü방 및 þþ
⇒ 표É항Øþ¼허¬Þ료비 

õ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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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Í전성ü ç효성 인정 ¼위=변경(í제) 예Þ : 의þ품의 8효·효ü9 허¬ 취ÍA
의þ품 품»허¬

- 분류번þ:421(항Æ성종양제)
- 효·효ü:ç방Ø,위Ø의 Þ료

효·효ü 허¬ 취Í
- 효·효ü:ç방Ø의 Þ료
(위Ø의 Þ료 허¬ 취Í)  ü장제외

2024년4월1ÿ 2025년1월1ÿ 2025년4월1ÿ(Ü방ÿ)
위Ø진단 및 위Ø의 Þ료»É으ü 

1ì 표É항Ø제 Ü방 및 þþ
⇒ 표É항Øþ¼허¬Þ료비 ûõ당

f ü험Úø×와 Þì¬ 제1ø(ü험®의 É¯ìç)의 ü험® É¯ìçÕ 대
õ þ의ÝÉ 못할 때는 ü험Úø×와 Þì¬ ý께 제3×를 정Ýì ý 제
3×의 의견Õ 따를 Ú 있÷니ö. 제3×는 의료½ 제3ø(의료기관)Õ 규
정한 종þ병원 ÍÎ 전문의 중Õ 정Ý며, ü험® É¯ìç 판정Õ ü는 
의료비용은 Þì¬ 전æ 부öþ니ö.

제3ø(Ø, 기Ð피부Ø 및 ½상선Ø의 정의 및 진단×정)
d ÷ û별þ관ÕÝ<Ø=÷ÿ ý은 제8ì 한î표준질병ì인분류Õ 있õÝ 

Æ성신생¼(Ø)ü 분류되는 질병ÕÝ<기Ð피부Ø=및<½상선Ø=을 제
외한 질병(@별표27A>Æ성신생¼(Ø)(기Ð피부Ø 및 ½상선Ø 제외) 분
류표?참ø)을 말þ니ö. ö만, 전Ø(前癌)상Ü(Ø으ü 변Ý기 ÷전 상
Ü)(Premalignant condition or condition with malignant potential)는 
제외þ니ö.

e ÷ û별þ관ÕÝ<기Ð피부Ø=÷ÿ ý은 제8ì 한î표준질병ì인분류 
중 분류번þ C44(기Ð 피부의 Æ성신생¼)Õ õ당Ý는 질병(@별표28A
>기Ð피부Ø 및 ½상선Ø 분류표?참ø)을 말þ니ö.

f ÷ û별þ관ÕÝ<½상선Ø=÷ÿ ý은 제8ì 한î표준질병ì인분류 중 
분류번þ C73(½상선의 Æ성신생¼)Õ õ당Ý는 질병(@별표28A>기Ð
피부Ø 및 ½상선Ø 분류표?참ø)을 말þ니ö.

g<Ø=,<기Ð피부Ø=및<½상선Ø=의 진단 ×정은 병½ 또는 진단검ì
의Þ의 전문의 ×증을 ¬진 ×Õ 의Ýí 내¼져ý Ý며, ÷ 진단은 ø
Ê(fixed tissue)검ì, û세¼늘ø인검ì(fine needle aspiration) 또는 혈
æ(hemic system)검ìÕ 대한 현û경 Í견을 기Íü Ýíý þ니ö.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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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우<Ø=,<기Ð피부Ø=및<½상선Ø=의 진단×정 ÞØ은 상기 검ì
Õ 의한 결üüì ÞØ으ü þ니ö. ýÿ  ̧ 상기Õ 의한 진단÷ ¬·Ý
É Ï을 때Õ는 피ü험×¬<Ø=,<기Ð피부Ø=또는<½상선Ø=으ü 
진단 또는 Þ료를 ¿ì 있음을 증명할 만한 문ÝÖ된 기ý 또는 증거¬ 
있õý þ니ö. 

@상기Õ 의한 진단÷ ¬·ÝÉ Ï을 때 [예Þ]A
· 피ü험×¬ øÊ검ì 등 병½ÞÉ 검ì를 ¿을 íçÇ÷ ¯Î한 병

증 ÆÖü ìý한 경우
· 종양의 À생부위 및 피ü험×의 신체상Ü 등의 ÷çü øÊ을 Ý출

Ý는 경우 생명의 위험을 Í래할 Ú 있õ 병½ÞÉ 검ì를 ÞÞ할 
Ú Ç는 경우   

@ç의ì항A
한î표준질병ì인분류 ÉîÝ의 "ìý 및 질병÷환의 분류번þ부í를 
위한 선정준ßü Éî"Õ 따ÿ C77~C80(불명×한, ÷ì성 및 상세불
명 부위의 Æ성신생¼(Ø))의 경우 ÿì성 Æ성신생¼(Ø)÷ ×인되는 
경우Õ는 원À부위(최Í À생한 부위)를 기준으ü 분류þ니ö. ö만, 
÷ 경우Õ÷ ÷ì성 및 상세불명 부위의 Æ성신생¼(Ø)(C77~C80)의 
진단×정 ÞØ은 원ÀØ 진단×정 ÞØ으ü 변경되É Ï÷니ö.   

@예ÞA
· C73(½상선의 Æ성신생¼)÷ ½프절ü 전÷되õ C77 (½프절의 ÷

ì성 및 상세불명의 Æ성신생¼)ü 진단된 경우Õ÷ C73(½상선의 
Æ성신생¼)Õ õ당Ý는 질병으ü 봅니ö

· C50(ç방의 Æ성신생¼)÷ 폐ü 전÷되õ C78.0(폐의 ÷ì성 Æ성
신생¼)ü 진단된 경우Õ÷ C50(ç방의 Æ성신생¼)Õ õ당Ý는 질
병으ü 봅니ö.

· C16(위의 Æ성신생¼)÷ 뇌ü 전÷되õ C79.3(뇌 및 뇌ú의 ÷ì성 
Æ성신생¼)ü 진단된 경우Õ÷ C16(위의 Æ성신생¼)Õ õ당Ý는 
질병으ü 봅니ö.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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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ø(표É항Ø제 및 표É항Øþ¼허¬Þ료비의 정의)
d ÷ û별þ관ÕÝ<표É항Ø제=ÿ ý은 ß품의þ품Í전Ü 예규<의þ품 

등 분류번þÕ 관한 규정=Õ 의Ýí 의þ품 분류번þ 8421(항Æ성종양
제)9(예규 ¼정Õ 따ÿ 분류번þ¬ 변경되는 경우 8항Æ성종양제9Õ 준Ý
는 분류번þ)ü 분류되는 의þ품 중 종양의 성장, 진Þ 및 ×산Õ ÊÙ 
관íÝí û정한 분×의 기·을 방õý으ü써 Ø세ÿ의 성장ü ×산을 
ö제Ý는 Þ료제를 말þ니ö. ö만, þ르몬 관련 Þ료제, 세ÿø성 항Ø
제 및 생¼ÞÉ 반응 ø절제는<표É항Ø제=의 ¼위ÕÝ 제외þ니ö.

@용õ풀÷A
· þ르몬 관련Þ료제란 항ØÞ료Õ ì용되는 þ르몬제제, Ø세ÿÕ 있

는 þ르몬 Ú용제Õ Ø용Ý는 þ제, Ø을 성장Þô는ó 기íÝ는 þ
르몬÷ 생성되는 õ당 장기Õ Ø용Ý는 þ제 등을 말þ니ö.

· 세ÿø성 항Ø제란 üü DNAÕ ÊÙ Ø용Ýí Ø세ÿÕ 대한 ø성
을 ¸Ð내는 þ제ü DNA와 RNA의 þ성ü정 및 çì분열을 방õÝ
거 ,̧ DNA 분× ×체Õ õü운 Ç향을 û쳐Ý Ø세ÿ를 ý÷는 þ
제를 말þ니ö.

· 생¼ÞÉ 반응 ø절제란 Ø세ÿÕ 대한 면î 반응·½을 변Ö(증½)
Þ킴으ü써 Ø을 Þ료Ýì× Ý는 방½을 말Ýí, ÷때 면îÖ½제
ü ì용되는 þ¼ø을 생¼ÞÉ 반응 ø절제ÿì þ니ö.

  

@표É항Ø제 õ당 의þ품명 및 성분명 Í내A
표É항Ø제Õ 대한 ü험¬É×의 ÷õ를 돕기 위Ýí, 2023년 8월 기
준 표É항Ø제Õ õ당Ý는 의þ품명 및 성분명을 (@별표29A>û정
질병 표É항Ø제 õ당 의þ품명 및 성분명 Í내?참ø)Õ 기재Ýì 있
으니, ×세한 ì항은 õ당 내용을 ×인ÝÞ기 ¼À니ö.   

e ÷ û별þ관ÕÝ<표É항Øþ¼허¬Þ료=ÿ ý은 제5ø(항Øþ¼Þ료의 
정의)ÕÝ 정한<항Øþ¼Þ료=중 의료½ 제3ø(의료기관)Õ 의거 õ당 
진료ü»의 전문의 ×증을 ¬진 ×¬ 피ü험×의<Ø=,<기Ð피부
Ø=또는<½상선Ø=의 Þ료를 »É으ü 제1항ÕÝ 정한<표É항Ø제=
를<Í전성ü ç효성 인정 ¼위=내ÕÝ þíÝí Þ료Ý는 것을 말þ니ö.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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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 제2항의<Í전성ü ç효성 인정 ¼위=ÿ ý은 ö음  þÕ õ당Ý는 
경우를 말Ýí, þþ Ü방ÞØ의 기준을 É용þ니ö.

   1. ß품의þ품Í전ÜÕÝ 허¬된<효·효ü=¼위 내ü ì용된 경우
   2. ß품의þ품Í전ÜÕÝ 허¬된<효·효ü=¼위 외 ì용÷É만<Ø질

환î의위원Þ를 거쳐 건½ü험îì평¬원÷ 승인한 Ö½(ö만, õ당 
의þ품의 ì용을 신청 또는 신ì한 Ö양기관Õ 한þ니ö)=으ü ì용
된 경우

@용õ풀÷A
Ø질환î의위원Þ(중증질환î의위원Þ)란 î민건½ü험 Ö양¯í의 기
준Õ 관한 규ß 제5ø의2 제1항Õ 따ÿ Ø환×(중증환×)Õ게 Ü방·þ
í되는 þ제Õ 대한 Ö양¯í É용기준 및 방½Õ 대Ýí î의Ý기 
위õ 건½ü험îì평¬원ÕÝ 운ÇÝ는 ü건의료계 전문¬øü í성
된 위원Þ를 말þ니ö.   

@<Í전성ü ç효성 인정 ¼위=×인 방½A
· ß품의þ품Í전Ü 허¬ 내<효·효ü=×인
  : ß품의þ품Í전Ü 의þ품통þ정üÞ스템(https://nedrug.mfds.go.kr) 

- 의þ품 검É
· ß품의þ품Í전Ü 허¬ 외<효·효ü=,<Ø질환î의위원Þ를 거쳐 

건½ü험îì평¬원÷ 승인한 Ö½(ö만, õ당 의þ품의 ì용을 신
청 또는 신ì한 Ö양기관Õ 한ý)=×인

  : 건½ü험îì평¬원(https://www.hira.or.kr) - 의료정ü – 의þ품
정ü – Ø질환ì용þ제 및 Ö½ – 항ØÖÞÖ½ – 허¬Íü항ØÖ
½ – 인정되ì 있는 허¬Íü 항ØÖ½(용½용량 ÿý)

  

g ß품의þ품Í전Ü 예규<의þ품 등 분류번þÕ 관한 규정=ÕÝ<표É항
Ø제=의 분류번þ를 û정Ýí ÀÁÝ는 경우, 제1항ÕÝ 정한<표É항
Ø제=÷외Õ Ý¬ü õ당Ý는 의þ품 또한 ÿýÝ는 것으ü þ니ö.

제5ø(항Øþ¼Þ료의 정의)
÷ û별þ관ÕÝ<항Øþ¼Þ료=ÿ ý은 õ당 진료ü»의 전문의 ×증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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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 ×¬ 피ü험×의<Ø=,<기Ð피부Ø=또는<½상선Ø=의 ÊÙÉ인 
Þ료를 »É으ü 항ØÖÞÖ½ 또는 항Ø면îÖ½Õ 의õ 항Øþ¼을 þí
Ýí Þ료Ý는 것을 말Ý며, 항Ø면îÖ½÷란 면î기전을 ÷용õÝ Ø세ÿ
를 제거Ý는 Þ료를 말þ니ö. ö만, Ø세ÿ¬ Ç는 상ÜÕÝ 면î½을 증¬
Þô는 þ¼(Ùù¼, 헬¾Í, 셀À¸제 등)Þ료는 제외þ니ö.

제6ø(ü험®을 É¯ÝÉ Ï는 ìç)
÷ û별þ관의 ü험®을 É¯ÝÉ Ï은 ìç는 ü통þ관 제5ø(ü험®을 É
¯ÝÉ Ï는 ìç) 제1항을 따¾니ö.

제7ø(ü험®의 청í)
d ü험Úø×는 ö음의 Ý류를 제출Ýì ü험®을 청íÝíý þ니ö.
   1. 청íÝ(Þì 양ß)
   2. ìì증명Ý(진료비계산Ý, ìý진단Ý, 장õ진단Ý, É원Þ료×인Ý, 

의ìÜ방전(Ü방ø제비) 등)
   3. 표É항Øþ¼허¬Þ료 증명Ý
     ¬. 표É항Øþ¼허¬Þ료 진단Ý 또는 표É항Øþ¼허¬Þ료×인Ý

(Þì양ß)(÷Ý의 내용÷ ÿý되õý þ니ö.)
       1) 진단명
       2) þþ한 þ제의 제품명
       3) ß품의þ품Í전ÜÕÝ 허¬된 효·효ü ¼위 내 ì용 í부
       4) ß품의þ품Í전ÜÕÝ 허¬된 효·효ü ¼위 외 ì용의 경우,

<Ø질환î의위원Þ를 거쳐 건½ü험îì평¬원÷ 승인한 Ö½=
ì용í부

     .̧ É원Ü방ø제의 경우 진료비세부산정내îÝ, 외래Ü방ø제의 경우 
의ì Ü방전 및 þ제비 계산Ý

   4. 신분증(ü민등ý증÷  ̧ 운전면허증 등 본인È을 ×인할 Ú 있는 ì진
÷ 붙은 정부기관ÕÝ ÀÞ한 신분증, 본인÷ Å닌 경우Õ는 본인의 
인¼증명Ý 또는 본인Ý명ìä×인Ý ÿý)

   5. 기Ð ü험Úø×¬ ü험®의 ÚÁÕ 필ÖÝí 제출Ý는 Ý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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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 제1항 제2þ의 ìì증명Ý는 의료½ 제3ø(의료기관)ÕÝ 규정한 î내의 
병원÷  ̧ 의원 또는 î외의 의료관련½ÕÝ 정한 의료기관ÕÝ À¯한 
것÷õý þ니ö.

제8ø(û별þ관의 무효) 
ü통þ관 제20ø(계þ의 무효)Õ 정한 ì항 ÷외Õ÷ 피ü험×¬ ÷ û별þ
관의 ü험계þÿü부ñ 제1ø(ü험®의 É¯ìç) 제2항ÕÝ 정한 ü장¼Þ
ÿ 전ÿ ÷전Õ<Ø=으ü 진단×정 되는 경우Õ는 ÷ û별þ관은 무효ü 
Ý며 ÷û ¹É한 ÷ û별þ관의 ü험료를 돌¼ü¾니ö. 
ö만, Þì의 ì의 또는 üäü û별þ관÷ 무효ü 된 경우와 Þì¬ 승¹ 
전Õ 무효È을 알Ý거  ̧ 알 Ú 있É음Õ÷ ü험료를 반환ÝÉ Ï은 경우Õ
는 ü험료를 ¹É한 날의 ö음날부ñ 반환ÿ까É의 기간Õ 대Ýí Þì는 
ü험계þ대출÷율을 연단위 ý½ü 계산한 ®æ을 더Ýí 돌¼ ü¾니ö.

제9ø(ü험료의 ¹É을 연체Ýí õÉ된 계þ의 부활(효½Þý))
부활(효½Þý)되는 ÷ û별þ관의 ü장¼Þ는 ü통þ관 제28ø(ü험료의 
¹É을 연체Ýí õÉ된 계þ의 부활(효½Þý))을 따¾니ö. ÷ 경우 부활
(효½Þý)ÿ을 ü험계þÿü Ýí 제1ø(ü험®의 É¯ìç) 제2항의 ü장
¼Þÿ을 É용þ니ö.

제10ø(û별þ관의 갱신)
÷ û별þ관은 제÷성 û별þ관<5-6. ×동갱신 É용대상 û별þ관=Õ 따
ÿ 갱신½니ö.

제11ø(û별þ관의 Í멸)
d 피ü험×¬ ÷ û별þ관의 ü험기간 중Õ ìý한 경우Õ÷ ÷ û별þ관

은 ý 때부ñ 효½÷ Ç으며, ÷ 경우<ü험료 및 õþ환¯® 산출방½
Ý=ÕÝ 정Ý는 ¼Õ 따ÿ Þì¬ É¾한 ìý 당Þ ÷ û별þ관의 계
þ×É¾æ 및 û경üü험료를 É¯þ니ö.

 ̈제1항의 계þ×É¾æ É¯ìç¬ À생한 경우 계þ×는 ü통þ관 제7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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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ü험®의 청í) 제1항의 Ý류 중 계þ×É¾æ É¯ü 관련된 Ý류를 
제출Ýì 계þ×É¾æ을 청íÝíý þ니ö. 계þ×É¾æ의 É¯절ì
는 ü통þ관 제8ø(ü험®의 É¯절ì)의 규정을 따르며, É¯기ÿ의 ö
음 날부ñ É¯ÿ까É의 기간Õ 대한 ÷×의 계산은 ü험계þ대출÷율을 
연단위 ý½ü 계산þ니ö.

제12ø(준용규정)
÷ û별þ관ÕÝ 정ÝÉ Ï은 ì항은 ü통þ관을 따¾니ö.

4-5. 갱신형 특정항암호르몬약물허¬Þ료비(기Ð피부암/½상선암제외)
(최Í1회한)(355간편¬È)ü장 특별약관 

제1ø(ü험®의 É¯ìç)
d Þì는 ü험증권Õ 기재된 피ü험×¬ ÷ û별þ관의 ü험기간 중Õ 제2

항ÕÝ 정한 ü장¼Þÿ ÷후Õ<Ø=으ü 진단 ×정되ì, ý Þ료를 Ê
ÙÉ인 »É으ü<û정항Øþ르몬þ¼허¬Þ료=를 ¿은 경우Õ는 최Í 
1ÞÕ 한Ýí Å래Õ 정한 ®æ을 û정항Øþ르몬þ¼허¬Þ료비(기Ð피
부Ø/½상선Ø제외)(최Í1Þ한)으ü ü험Úø×Õ게 É¯þ니ö.

í 분

지¯®æ

최초 계약

갱신계약ü험계약일부터
2년미만

ü험계약일부터
2년이상

û정항Øþ르몬
þ¼허¬Þ료비

(기Ð피부Ø/½상선Ø제외)
(최Í1Þ한)

÷ û별þ관 
ü험¬É®æ

의 50%

÷ û별þ관 
ü험¬É®æ

의 100%

÷ û별þ관 
ü험¬É®
æ의 100%

e 제1항의<Ø=Õ 대한 ü장¼Þÿ은 ÷ û별þ관의 ü험계þÿ부ñ ý날
을 ÿýÝí 90ÿ÷ É난 날의 ö음날ü Ý며, ü험계þÿ은 ÷ û별þ
관의 제1Þ ü험료를 ¿은 날ü þ니ö.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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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Ø=Õ 대한 ü장¼Þÿ [예Þ]A
90ÿ ü장 제외 ü험¬É®æ의 100%ü험¬É®æ의 50%

± ±  ±
 최Í계þÿ
 (2024년 4월 10ÿ)

<Ø=ü장 ¼Þÿ
 (2024년 7월 9ÿ)

2년 경üÞØ
(2026년 4월 10ÿ)

 
  

f 제2항Õ÷ 불íÝì 갱신계þ의 경우Õ는<Ø=Õ 대한 ü장¼Þÿ은 ÷ 
û별þ관의 갱신ÿü þ니ö.

제2ø(ü험® É¯Õ 관한 세부규정)
d 제1ø(ü험®의 É¯ìç)의 û정항Øþ르몬þ¼허¬Þ료비(기Ð피부Ø/

½상선Ø제외)(최Í1Þ한)는<û정항Øþ르몬Þ료제=를 ß품의þ품Í전
ÜÕÝ 허¬된 효·효ü ¼위내ÕÝ ì용된 경우Õ 한Ýí ü장þ니ö. 
ö만, ß품의þ품Í전ÜÕÝ 허¬된 효·효ü ¼위 외 ì용÷É만 Ø질
환î의위원Þ를 거Ü 건½ü험îì평¬원(향후 제÷변경 ÞÕ는 동 기관
ü 동ÿ한 기·을 ÚÞÝ는 기관)÷ 승인한 Ö½(ö만, õ당 의þ품의 
ì용을 신청 또는 신ì한 Ö양기관Õ 한þ니ö)으ü ì용된 경우Õ는 ü
장þ니ö.

@û정항Øþ르몬Þ료제의 Í정성 및 ç효성 인정 ¼위A
ß품의þÍ전Ü<효·효ü=¼위 내 인정

û정항Ø
þ르몬
Þ료제

<Ø질환î의위원Þ를 거쳐 
건½ü험îì평¬원÷ 승인한 Ö½=인 경우

인정

불인정

ß품의þÍ전Ü 
효·효ü ¼위 외

<Ø질환î의위원Þ를 거쳐 
건½ü험îì평¬원÷ 승인한 Ö½=÷ Å닌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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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 제1ø(ü험®의 É¯ìç)의<û정항Øþ르몬þ¼허¬Þ료=를 ¿은 경
우ÿ ý은<û정항Øþ르몬Þ료제=를 Ü방 ¿ì þ¼÷ þí되É을 때
를 말Ý며, 최ÍÜ방ÿ×를 기준으ü þ니ö. ö만, 제4ø(û정항Øþ르
몬Þ료제 및 û정항Øþ르몬þ¼허¬Þ료의 정의) 제3항ÕÝ 정한<Í전
성ü ç효성 인정 ¼위=¬ 변경(Ý¬ 또는 í제)된 경우Õ는 변경된
<Í전성ü ç효성 인정 ¼위=É용 후 최Íü ÷래Ý는 Ü방ÿ×를 기
준으ü þ니ö.

@<Í전성ü ç효성 인정 ¼위=변경(Ý¬) 예Þ : 의þ품의 8효·효ü9 Ý¬ 허¬A
의þ품 품»허¬

-효·효ü:ç방Ø의 
Þ료        ü장 제외

효·효ü Ý¬ 허¬
-효·효ü:ç방Ø,전¾선Ø의 
Þ료        ü장

2024년1월1ÿ 2024년7월1ÿ(Ü방ÿ)
전¾선Ø 진단 및

 전¾선Ø의 Þ료»É으ü 
1ì û정항Øþ르몬Þ료제 

Ü방 및 þþ
⇒ û정항Øþ르몬þ¼허¬Þ료 

ûõ당

2025년1월1ÿ 2025년4월1ÿ(Ü방ÿ)
전¾선Ø의 Þ료»É으ü 
2ì û정항Øþ르몬Þ료제 

Ü방 및 þþ
⇒ û정항Øþ르몬þ¼허¬

Þ료 õ당

@<Í전성ü ç효성 인정 ¼위=변경(í제) 예Þ : 의þ품의 8효·효ü9 허¬ 취ÍA
의þ품 품»허¬

-효·효ü:ç방Ø,전¾선Ø
의 Þ료

효·효ü 허¬ 취Í
-효·효ü:ç방Ø의 Þ료

(전¾선Ø의 Þ료 허¬ 취Í)
ü장제외

2024년1월1ÿ 2025년1월1ÿ 2025년4월1ÿ(Ü방ÿ)
전¾선Ø 진단 및 전¾선Ø의 

Þ료»É으ü 1ì û정항Øþ르몬Þ료제 
Ü방 및 þþ

⇒ û정항Øþ르몬þ¼허¬Þ료 ûõ당

f ü험Úø×와 Þì¬ 제1ø(ü험®의 É¯ìç)의 ü험® É¯ìçÕ 대
õ þ의ÝÉ 못할 때는 ü험Úø×와 Þì¬ ý께 제3×를 정Ýì ý 제
3×의 의견Õ 따를 Ú 있÷니ö. 제3×는 의료½ 제3ø(의료기관)Õ 규
정한 종þ병원 ÍÎ 전문의 중Õ 정Ý며, ü험® É¯ìç 판정Õ ü는 
의료비용은 Þì¬ 전æ 부öþ니ö.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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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ø(Ø의 정의 및 진단×정)
d ÷ û별þ관ÕÝ<Ø=÷ÿ ý은 제8ì 한î표준질병ì인분류Õ 있õÝ 

Æ성신생¼(Ø)ü 분류되는 질병ÕÝ<기Ð피부Ø=및<½상선Ø=을 제
외한 질병(@별표27A>Æ성신생¼(Ø)(기Ð피부Ø 및 ½상선Ø 제외) 분
류표?참ø)을 말þ니ö. ö만, 전Ø(前癌)상Ü(Ø으ü 변Ý기 ÷전 상
Ü)(Premalignant condition or condition with malignant potential)는 
제외þ니ö.

e ÷ û별þ관ÕÝ<기Ð피부Ø=÷ÿ ý은 제8ì 한î표준질병ì인분류 
중 분류번þ C44(기Ð 피부의 Æ성신생¼)Õ õ당Ý는 질병(@별표28A
>기Ð피부Ø 및 ½상선Ø 분류표?참ø)을 말þ니ö.

f ÷ û별þ관ÕÝ<½상선Ø=÷ÿ ý은 제8ì 한î표준질병ì인분류 중 
분류번þ C73(½상선의 Æ성신생¼)Õ õ당Ý는 질병(@별표28A>기Ð
피부Ø 및 ½상선Ø 분류표?참ø)을 말þ니ö.

g<Ø=,<기Ð피부Ø=및<½상선Ø=의 진단 ×정은 병½ 또는 진단검ì
의Þ의 전문의 ×증을 ¬진 ×Õ 의Ýí 내¼져ý Ý며, ÷ 진단은 ø
Ê(fixed tissue)검ì, û세¼늘ø인검ì(fine needle aspiration) 또는 혈
æ(hemic system)검ìÕ 대한 현û경 Í견을 기Íü Ýíý þ니ö. ÷ 
경우<Ø=,<기Ð피부Ø=및<½상선Ø=의 진단×정 ÞØ은 상기 검ì
Õ 의한 결üüì ÞØ으ü þ니ö. ýÿ  ̧ 상기Õ 의한 진단÷ ¬·Ý
É Ï을 때Õ는 피ü험×¬<Ø=,<기Ð피부Ø=또는<½상선Ø=으ü 
진단 또는 Þ료를 ¿ì 있음을 증명할 만한 문ÝÖ된 기ý 또는 증거¬ 
있õý þ니ö. 

@상기Õ 의한 진단÷ ¬·ÝÉ Ï을 때 [예Þ]A
· 피ü험×¬ øÊ검ì 등 병½ÞÉ 검ì를 ¿을 íçÇ÷ ¯Î한 병

증 ÆÖü ìý한 경우
· 종양의 À생부위 및 피ü험×의 신체상Ü 등의 ÷çü øÊ을 Ý출

Ý는 경우 생명의 위험을 Í래할 Ú 있õ 병½ÞÉ 검ì를 ÞÞ할 
Ú Ç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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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ç의ì항A
한î표준질병ì인분류 ÉîÝ의 "ìý 및 질병÷환의 분류번þ부í를 
위한 선정준ßü Éî"Õ 따ÿ C77~C80(불명×한, ÷ì성 및 상세불
명 부위의 Æ성신생¼(Ø))의 경우 ÿì성 Æ성신생¼(Ø)÷ ×인되는 
경우Õ는 원À부위(최Í À생한 부위)를 기준으ü 분류þ니ö. ö만, 
÷ 경우Õ÷ ÷ì성 및 상세불명 부위의 Æ성신생¼(Ø)(C77~C80)의 
진단×정 ÞØ은 원ÀØ 진단×정 ÞØ으ü 변경되É Ï÷니ö.   

@예ÞA
· C73(½상선의 Æ성신생¼)÷ ½프절ü 전÷되õ C77 (½프절의 ÷

ì성 및 상세불명의 Æ성신생¼)ü 진단된 경우Õ÷ C73(½상선의 
Æ성신생¼)Õ õ당Ý는 질병으ü 봅니ö

· C50(ç방의 Æ성신생¼)÷ 폐ü 전÷되õ C78.0(폐의 ÷ì성 Æ성
신생¼)ü 진단된 경우Õ÷ C50(ç방의 Æ성신생¼)Õ õ당Ý는 질
병으ü 봅니ö.

· C16(위의 Æ성신생¼)÷ 뇌ü 전÷되õ C79.3(뇌 및 뇌ú의 ÷ì성 
Æ성신생¼)ü 진단된 경우Õ÷ C16(위의 Æ성신생¼)Õ õ당Ý는 
질병으ü 봅니ö.

  

   
제4ø(û정항Øþ르몬Þ료제 및 û정항Øþ르몬þ¼허¬Þ료의 정의)
d ÷ û별þ관ÕÝ<û정항Øþ르몬Þ료제=(@별표30Aû정항Øþ르몬Þ

료제 õ당 의þ품명 및 성분명)란 Ø의 À생ü 성장Õ þ르몬을 ÷용Ý
는 Ø종ÕÝ ì용되는 항Øþ¼Þ료제ü, Ø세ÿ의 성장ü ×산을 ö제
Ý거  ̧ 진Þ Î÷를 ¸Ý기 위한 »É으ü þ르몬을 ì단Ý거  ̧ þ르몬 
양을 ¼ÍÞô는ó Ø용Ý는 þ르몬 관련 þ제를 말þ니ö.

@û정항Øþ르몬Þ료제 õ당 의þ품명 및 성분명 Í내A
û정항Øþ르몬Þ료제Õ 대한 ü험¬É×의 ÷õ를 돕기 위Ýí, 2021
년 2월 기준 û정항Øþ르몬Þ료제Õ õ당Ý는 의þ품명 및 성분명을 
(@별표30A>û정항Øþ르몬Þ료제 õ당 의þ품명 및 성분명?)Õ 기
재Ýì 있으니, ×세한 ì항은 õ당 내용을 ×인ÝÞ기 ¼À니ö.   



▶▶▶ 무배당 NH헤아림355건강보험2404(5~6종) 약관

- 482 -

e ÷ û별þ관ÕÝ<û정항Øþ르몬þ¼허¬Þ료=ÿ ý은 제5ø(항Øþ¼
Þ료의 정의)ÕÝ 정한<항Øþ¼Þ료=중<의료½=제3ø(의료기관) Õ 
의거 õ당 진료ü»의 전문의 ×증을 ¬진 ×¬<Ø=의 ÊÙÉ인 Þ
료를 »É으ü 제1항ÕÝ 정한<û정항Øþ르몬Þ료제=를<Í전성ü ç
효성 인정 ¼위=내ÕÝ þíÝí Þ료Ý는 것을 말þ니ö.

f 제2항의<Í전성ü ç효성 인정 ¼위=ÿ ý은 ö음  þÕ õ당Ý는 
경우를 말Ý며, þþ Ü방 ÞØ의 기준을 É용þ니ö.

   1. ß품의þ품Í전ÜÕÝ 허¬된<효·효ü=¼위 내ü ì용된 경우
   2. ß품의þ품Í전ÜÕÝ 허¬된<효·효ü=¼위 외 ì용÷É만,<Ø질

환î의위원Þ를 거쳐 건½ü험îì평¬원÷ 승인한 Ö½(ö만, õ당 
의þ품의 ì용을 신청 또는 신ì한 Ö양기관Õ 한þ니ö)=으ü ì용
된 경우

[Ø질환î의위원Þ(중증질환î의위원Þ)]
<î민건½ü험 Ö양¯í의 기준Õ 관한 규ß=제5ø의2(중증질환î
의위원Þ) 제1항Õ 따ÿ, Ø환×(중증환×)Õ게 Ü방·þí되는 þ제
Õ 대한 Ö양¯í É용기준 및 방½Õ 대Ýí î의Ý기 위õ 건½ü
험îì평¬원ÕÝ 운ÇÝ는 ü건의료계 전문¬øü í성된 위원Þ를 
말þ니ö.   

[<Í전성ü ç효성 인정 ¼위=×인 방½]
• ß품의þ품Í전Ü 허¬ 내 효·효ü ×인
  : ß품의þ품Í전Ü 의þ품통þ정üÞ스템(https://nedrug.mfds.go.kr) 

– 의þ품 검É
• ß품의þ품Í전Ü 허¬ 외 효·효ü, Ø질환î의위원Þ를 거쳐 건½

ü험îì평¬원÷ 승인한 Ö½(ö만, õ당 의þ품의 ì용을 신청 또
는 신ì한 Ö양기관Õ 한ý) ×인

  : 건½ü험îì평¬원(https://www.hira.or.kr) – 의료정ü – 의þ품
정ü – Ø질환ì용þ제및Ö½ – 항ØÖÞÖ½ – 허¬Íü 항ØÖ
½ – 인정되ì 있는 허¬Íü 항ØÖ½(용½용량ÿ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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ª ß품의þ품Í전Ü 예규<의þ품 등 분류번þÕ 관한 규정=ÕÝ<û정항
Øþ르몬Þ료제=의 분류번þ를 û정Ýí ÀÁÝ는 경우, 제1항ÕÝ 정
한<û정항Øþ르몬Þ료제=÷외Õ Ý¬ü õ당Ý는 의þ품 또한 ÿýÝ
는 것으ü þ니ö.

제5ø(항Øþ¼Þ료의 정의)
÷ û별þ관ÕÝ<항Øþ¼Þ료=ÿ ý은 õ당 진료ü»의 전문의 ×증을 
¬진 ×¬ 피ü험×의 Ø의 ÊÙÉ인 Þ료를 »É으ü 항ØÖÞÖ½ 또는 
항Ø면îÖ½Õ 의õ 항Øþ¼을 þíÝí Þ료Ý는 것을 말Ý며, 항Ø면î
Ö½÷란 면î기전을 ÷용õÝ Ø세ÿ를 제거Ý는 Þ료를 말þ니ö. ö만, 
Ø세ÿ¬ Ç는 상ÜÕÝ 면î½을 증¬Þô는 þ¼(Ùù¼, 헬¾Í, 셀À¸
제 등)Þ료는 제외þ니ö.

제6ø(ü험®을 É¯ÝÉ Ï는 ìç)
÷ û별þ관의 ü험®을 É¯ÝÉ Ï은 ìç는 ü통þ관 제5ø(ü험®을 É
¯ÝÉ Ï는 ìç) 제1항을 따¾니ö.

제7ø(ü험®의 청í)
d ü험Úø×는 ö음의 Ý류를 제출Ýì ü험®을 청íÝíý þ니ö.
   1. 청íÝ(Þì양ß)
   2. ìì증명Ý(진료비계산Ý, ìý진단Ý, 장õ진단Ý, É원Þ료×인Ý, 

의ìÜ방전(Ü방ø제비) 등)
   3. û정항Øþ르몬þ¼허¬Þ료 증명Ý
      ¬. û정항Øþ르몬þ¼허¬Þ료 진단Ý 또는 û정항Øþ르몬þ¼허

¬Þ료 ×인Ý(Þì양ß)
          (÷Ý의 내용÷ ÿý되õý þ니ö)
         1) 진단명
         2) þþ한 þ제의 제품명
         3) ß품의þ품Í전ÜÕÝ 허¬된 효·효ü ¼위 내 ì용 í부
         4) ß품의þ품Í전ÜÕÝ 허¬된 효·효ü ¼위 외 ì용의 경우,



▶▶▶ 무배당 NH헤아림355건강보험2404(5~6종) 약관

- 484 -

<Ø질환î의위원Þ를 거쳐 건½ü험îì평¬원÷ 승인한 Ö
½=ì용 í부

      .̧ É원Ü방ø제의 경우 진료비세부산정내îÝ, 외래Ü방ø제의 경우 
의ìÜ방전 및 þ제비 계산Ý

   4. 신분증(ü민등ý증÷  ̧ 운전면허증 등 본인È을 ×인할 Ú 있는 ì진
÷ 붙은 정부기관ÕÝ ÀÞ한 신분증, 본인÷ Å닌 경우Õ는 본인의 
인¼증명Ý 또는 본인Ý명ìä×인Ý ÿý)

   5. 기Ð ü험Úø×¬ ü험®의 ÚÁÕ 필ÖÝí 제출Ý는 Ý류
e 제1항 제2þ의 ìì증명Ý는 의료½ 제3ø(의료기관)ÕÝ 규정한 î내의 

병원, 의원 또는 î외의 의료관련½ÕÝ 정한 의료기관ÕÝ À¯한 것÷
õý þ니ö.

제8ø(û별þ관의 무효)
ü통þ관 제20ø(계þ의 무효)Õ 정한 ì항 ÷외Õ÷ 피ü험×¬ ÷ û별þ
관의 ü험계þÿü부ñ 제1ø(ü험®의 É¯ìç) 제2항ÕÝ 정한 ü장¼Þ
ÿ 전ÿ ÷전Õ<Ø=으ü 진단×정 되는 경우Õ는 ÷ û별þ관은 무효ü 
Ý며 ÷û ¹É한 ÷ û별þ관의 ü험료를 돌¼ü¾니ö. 
ö만, Þì의 ì의 또는 üäü û별þ관÷ 무효ü 된 경우와 Þì¬ 승¹ 
전Õ 무효È을 알Ý거  ̧ 알 Ú 있É음Õ÷ ü험료를 반환ÝÉ Ï은 경우Õ
는 ü험료를 ¹É한 날의 ö음날부ñ 반환ÿ까É의 기간Õ 대Ýí Þì는 
ü험계þ대출÷율을 연단위 ý½ü 계산한 ®æ을 더Ýí 돌¼ ü¾니ö.

제9ø(ü험료의 ¹É을 연체Ýí õÉ된 계þ의 부활(효½Þý))
부활(효½Þý)되는 ÷ û별þ관의 ü장¼Þ는 ü통þ관 제28ø(ü험료의 
¹É을 연체Ýí õÉ된 계þ의 부활(효½Þý))을 따¾니ö. ÷ 경우 부활
(효½Þý)ÿ을 ü험계þÿü Ýí 제1ø(ü험®의 É¯ìç) 제2항의 ü장
¼Þÿ을 É용þ니ö.

제10ø(û별þ관의 갱신)
÷ û별þ관은 제÷성 û별þ관<5-6. ×동갱신 É용대상 û별þ관=Õ 따
ÿ 갱신½니ö.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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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ø(û별þ관의 Í멸)
d 제1ø(ü험®의 É¯ìç)의 û정항Øþ르몬þ¼허¬Þ료비(기Ð피부Ø/

½상선Ø제외)(최Í1Þ한)을 É¯한 경우Õ는 ý 손õü상의 원인÷ 생
긴 때부ñ ÷ û별þ관은 Í멸되며, ÷ û별þ관의 õþ환¯®을 É¯Ý
É Ï÷니ö.

e 피ü험×¬ ÷ û별þ관의 ü험기간 중Õ ìý한 경우Õ÷ ÷ û별þ관
은 ý 때부ñ 효½÷ Ç으며, ÷ 경우<ü험료 및 õþ환¯® 산출방½
Ý=ÕÝ 정Ý는 ¼Õ 따ÿ Þì¬ É¾한 ìý 당Þ ÷ û별þ관의 계
þ×É¾æ 및 û경üü험료를 É¯þ니ö.

f 제2항의 계þ×É¾æ É¯ìç¬ À생한 경우 계þ×는 ü통þ관 제7ø
(ü험®의 청í) 제1항의 Ý류 중 계þ×É¾æ É¯ü 관련된 Ý류를 
제출Ýì 계þ×É¾æ을 청íÝíý þ니ö. 계þ×É¾æ의 É¯절ì
는 ü통þ관 제8ø(ü험®의 É¯절ì)의 규정을 따르며, É¯기ÿ의 ö
음 날부ñ É¯ÿ까É의 기간Õ 대한 ÷×의 계산은 ü험계þ대출÷율을 
연단위 ý½ü 계산þ니ö.

제12ø(준용규정)
÷ û별þ관ÕÝ 정ÝÉ Ï은 ì항은 ü통þ관을 따¾니ö.

4-6. 갱신형 특정항암호르몬약물허¬Þ료비(기Ð피부암/½상선암제외)
(연간1회한)(355간편¬È)ü장 특별약관

제1ø(ü험®의 É¯ìç)
d Þì는 ü험증권Õ 기재된 피ü험×¬ ÷ û별þ관의 ü험기간 중Õ 제2

항ÕÝ 정한 ü장¼Þÿ ÷후Õ<Ø=으ü 진단 ×정되ì, ý Þ료를 Ê
ÙÉ인 »É으ü<û정항Øþ르몬þ¼허¬Þ료=를 ¿은 경우Õ는 연간 
1ÞÕ 한Ýí Å래Õ 정한 ®æ을 û정항Øþ르몬þ¼허¬Þ료비(기Ð피
부Ø/½상선Ø제외)(연간1Þ한)으ü ü험Úø×Õ게 É¯þ니ö.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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í 분

지¯®æ

최초 계약

갱신계약ü험계약일부터
2년미만

ü험계약일부터
2년이상

û정항Øþ르몬
þ¼허¬Þ료비

(기Ð피부Ø/½상선Ø제외)
(연간1Þ한)

÷ û별þ관 
ü험¬É®æ

의 50%

÷ û별þ관 
ü험¬É®æ

의 100%

÷ û별þ관 
ü험¬É®
æ의 100%

e 제1항의<Ø=Õ 대한 ü장¼Þÿ은 ÷ û별þ관의 ü험계þÿ부ñ ý날
을 ÿýÝí 90ÿ÷ É난 날의 ö음날ü Ý며, ü험계þÿ은 ÷ û별þ
관의 제1Þ ü험료를 ¿은 날ü þ니ö.

@<Ø=Õ 대한 ü장¼Þÿ [예Þ]A
90ÿ ü장 제외 ü험¬É®æ의 100%ü험¬É®æ의 50%

± ±  ±
 최Í계þÿ
 (2024년 4월 10ÿ)

<Ø=ü장 ¼Þÿ
(2024년 7월 9ÿ)

2년 경üÞØ
(2026년 4월 10ÿ)

 

f 제2항Õ÷ 불íÝì 갱신계þ의 경우Õ는<Ø=Õ 대한 ü장¼Þÿ은 ÷ 
û별þ관의 갱신ÿü þ니ö.

ª 제1항의<연간=÷ÿ ý은 ü험계þÿü부ñ ý1년 단위ü ÷래Ý는 계
þõ당ÿ 전ÿ까É의 기간을 의ûþ니ö.

제2ø(ü험® É¯Õ 관한 세부규정)
d 제1ø(ü험®의 É¯ìç)의 û정항Øþ르몬þ¼허¬Þ료비(기Ð피부Ø/

½상선Ø제외)(연간1Þ한)은<û정항Øþ르몬Þ료제=를 ß품의þ품Í전
ÜÕÝ 허¬된 효·효ü ¼위내ÕÝ ì용된 경우Õ 한Ýí ü장þ니ö. 
ö만, ß품의þ품Í전ÜÕÝ 허¬된 효·효ü ¼위 외 ì용÷É만 Ø질
환î의위원Þ를 거Ü 건½ü험îì평¬원(향후 제÷변경 ÞÕ는 동 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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ü 동ÿ한 기·을 ÚÞÝ는 기관)÷ 승인한 Ö½(ö만, õ당 의þ품의 
ì용을 신청 또는 신ì한 Ö양기관Õ 한þ니ö)으ü ì용된 경우Õ는 ü
장þ니ö.

@û정항Øþ르몬Þ료제의 Í정성 및 ç효성 인정 ¼위A
ß품의þÍ전Ü<효·효ü=¼위 내 인정

û정항Ø
þ르몬
Þ료제

<Ø질환î의위원Þ를 거쳐 
건½ü험îì평¬원÷ 승인한 Ö½=인 경우

인정

불인정
ß품의þÍ전Ü 

효·효ü ¼위 외
<Ø질환î의위원Þ를 거쳐 

건½ü험îì평¬원÷ 승인한 Ö½=÷ Å닌 경우

e 제1ø(ü험®의 É¯ìç)의<û정항Øþ르몬þ¼허¬Þ료=를 ¿은 경
우ÿ ý은<û정항Øþ르몬Þ료제=를 Ü방 ¿ì þ¼÷ þí되É을 때
를 말Ý며, 최ÍÜ방ÿ×를 기준으ü þ니ö. ö만, 제4ø(û정항Øþ르
몬Þ료제 및 û정항Øþ르몬þ¼허¬Þ료의 정의) 제3항ÕÝ 정한<Í
전성ü ç효성 인정 ¼위=¬ 변경(Ý¬ 또는 í제)된 경우Õ는 변경된
<Í전성ü ç효성 인정 ¼위=É용 후 최Íü ÷래Ý는 Ü방ÿ×를 기
준으ü þ니ö.

@<Í전성ü ç효성 인정 ¼위=변경(Ý¬) 예Þ : 의þ품의 8효·효ü9 Ý¬ 허¬A
의þ품 품»허¬

-효·효ü:ç방Ø의 Þ료     ü장 제외
효·효ü Ý¬ 허¬

-효·효ü:ç방Ø,전¾선Ø의 Þ료      ü장

2024년1월1ÿ 2024년7월1ÿ(Ü방ÿ)
전¾선Ø 진단 및

 전¾선Ø의 Þ료»É으ü 
1ì û정항Øþ르몬Þ료제 

Ü방 및 þþ
⇒ 

û정항Øþ르몬þ¼허¬Þ료 
ûõ당

2025년1월1ÿ 2025년4월1ÿ(Ü방ÿ)
전¾선Ø의 Þ료»É으ü 
2ì û정항Øþ르몬Þ료제 

Ü방 및 þþ
⇒ 

û정항Øþ르몬þ¼허¬Þ료 
õ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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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Í전성ü ç효성 인정 ¼위=변경(í제) 예Þ : 의þ품의 8효·효ü9 허¬ 취ÍA
의þ품 품»허¬

-효·효ü:ç방Ø,전¾선
Ø의 Þ료

효·효ü 허¬ 취Í
-효·효ü:ç방Ø의 Þ료

(전¾선Ø의 Þ료 허¬ 취Í)  ü장제외

2024년1월1ÿ 2025년1월1ÿ 2025년4월1ÿ(Ü방ÿ)
전¾선Ø 진단 및 전¾선Ø의 Þ료»É으ü 
1ì û정항Øþ르몬Þ료제 Ü방 및 þþ
⇒ û정항Øþ르몬þ¼허¬Þ료 ûõ당

f ü험Úø×와 Þì¬ 제1ø(ü험®의 É¯ìç)의 ü험® É¯ìçÕ 대
õ þ의ÝÉ 못할 때는 ü험Úø×와 Þì¬ ý께 제3×를 정Ýì ý 제
3×의 의견Õ 따를 Ú 있÷니ö. 제3×는 의료½ 제3ø(의료기관)Õ 규
정한 종þ병원 ÍÎ 전문의 중Õ 정Ý며, ü험® É¯ìç 판정Õ ü는 
의료비용은 Þì¬ 전æ 부öþ니ö.

제3ø(Ø의 정의 및 진단×정)
d ÷ û별þ관ÕÝ<Ø=÷ÿ ý은 제8ì 한î표준질병ì인분류Õ 있õÝ 

Æ성신생¼(Ø)ü 분류되는 질병ÕÝ<기Ð피부Ø=및<½상선Ø=을 제
외한 질병(@별표27A>Æ성신생¼(Ø)(기Ð피부Ø 및 ½상선Ø 제외) 분
류표?참ø)을 말þ니ö. ö만, 전Ø(前癌)상Ü(Ø으ü 변Ý기 ÷전 상
Ü)(Premalignant condition or condition with malignant potential)는 
제외þ니ö.

e ÷ û별þ관ÕÝ<기Ð피부Ø=÷ÿ ý은 제8ì 한î표준질병ì인분류 
중 분류번þ C44(기Ð 피부의 Æ성신생¼)Õ õ당Ý는 질병(@별표28A
>기Ð피부Ø 및 ½상선Ø 분류표?참ø)을 말þ니ö.

f ÷ û별þ관ÕÝ<½상선Ø=÷ÿ ý은 제8ì 한î표준질병ì인분류 중 
분류번þ C73(½상선의 Æ성신생¼)Õ õ당Ý는 질병(@별표28A>기Ð
피부Ø 및 ½상선Ø 분류표?참ø)을 말þ니ö.

g<Ø=,<기Ð피부Ø=및<½상선Ø=의 진단 ×정은 병½ 또는 진단검ì
의Þ의 전문의 ×증을 ¬진 ×Õ 의Ýí 내¼져ý Ý며, ÷ 진단은 ø
Ê(fixed tissue)검ì, û세¼늘ø인검ì(fine needle aspiration) 또는 혈
æ(hemic system)검ìÕ 대한 현û경 Í견을 기Íü Ýíý þ니ö. ÷ 



무배당 NH헤아림355건강보험2404(5~6종) 특별약관  ◀◀◀

- 489 -

경우<Ø=,<기Ð피부Ø=및<½상선Ø=의 진단×정 ÞØ은 상기 검ì
Õ 의한 결üüì ÞØ으ü þ니ö. ýÿ  ̧ 상기Õ 의한 진단÷ ¬·Ý
É Ï을 때Õ는 피ü험×¬<Ø=,<기Ð피부Ø=또는<½상선Ø=으ü 
진단 또는 Þ료를 ¿ì 있음을 증명할 만한 문ÝÖ된 기ý 또는 증거¬ 
있õý þ니ö. 

@상기Õ 의한 진단÷ ¬·ÝÉ Ï을 때 [예Þ]A
· 피ü험×¬ øÊ검ì 등 병½ÞÉ 검ì를 ¿을 íçÇ÷ ¯Î한 병

증 ÆÖü ìý한 경우
· 종양의 À생부위 및 피ü험×의 신체상Ü 등의 ÷çü øÊ을 Ý출

Ý는 경우 생명의 위험을 Í래할 Ú 있õ 병½ÞÉ 검ì를 ÞÞ할 
Ú Ç는 경우   

@ç의ì항A
한î표준질병ì인분류 ÉîÝ의 "ìý 및 질병÷환의 분류번þ부í를 
위한 선정준ßü Éî"Õ 따ÿ C77~C80(불명×한, ÷ì성 및 상세불
명 부위의 Æ성신생¼(Ø))의 경우 ÿì성 Æ성신생¼(Ø)÷ ×인되는 
경우Õ는 원À부위(최Í À생한 부위)를 기준으ü 분류þ니ö. ö만, 
÷ 경우Õ÷ ÷ì성 및 상세불명 부위의 Æ성신생¼(Ø)(C77~C80)의 
진단×정 ÞØ은 원ÀØ 진단×정 ÞØ으ü 변경되É Ï÷니ö.   

@예ÞA
· C73(½상선의 Æ성신생¼)÷ ½프절ü 전÷되õ C77 (½프절의 ÷

ì성 및 상세불명의 Æ성신생¼)ü 진단된 경우Õ÷ C73(½상선의 
Æ성신생¼)Õ õ당Ý는 질병으ü 봅니ö

· C50(ç방의 Æ성신생¼)÷ 폐ü 전÷되õ C78.0(폐의 ÷ì성 Æ성
신생¼)ü 진단된 경우Õ÷ C50(ç방의 Æ성신생¼)Õ õ당Ý는 질
병으ü 봅니ö.

· C16(위의 Æ성신생¼)÷ 뇌ü 전÷되õ C79.3(뇌 및 뇌ú의 ÷ì성 
Æ성신생¼)ü 진단된 경우Õ÷ C16(위의 Æ성신생¼)Õ õ당Ý는 
질병으ü 봅니ö.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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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ø(û정항Øþ르몬Þ료제 및 û정항Øþ르몬þ¼허¬Þ료의 정의)
d ÷ û별þ관ÕÝ<û정항Øþ르몬Þ료제=(@별표30Aû정항Øþ르몬Þ

료제 õ당 의þ품명 및 성분명)란 Ø의 À생ü 성장Õ þ르몬을 ÷용Ý
는 Ø종ÕÝ ì용되는 항Øþ¼Þ료제ü, Ø세ÿ의 성장ü ×산을 ö제
Ý거  ̧ 진Þ Î÷를 ¸Ý기 위한 »É으ü þ르몬을 ì단Ý거  ̧ þ르몬 
양을 ¼ÍÞô는ó Ø용Ý는 þ르몬 관련 þ제를 말þ니ö.

@û정항Øþ르몬Þ료제 õ당 의þ품명 및 성분명 Í내A
û정항Øþ르몬Þ료제Õ 대한 ü험¬É×의 ÷õ를 돕기 위Ýí, 2021
년 2월 기준 û정항Øþ르몬Þ료제Õ õ당Ý는 의þ품명 및 성분명을 
(@별표30A>û정항Øþ르몬Þ료제 õ당 의þ품명 및 성분명?)Õ 기
재Ýì 있으니, ×세한 ì항은 õ당 내용을 ×인ÝÞ기 ¼À니ö.   

e ÷ û별þ관ÕÝ<û정항Øþ르몬þ¼허¬Þ료=ÿ ý은 제5ø(항Øþ¼
Þ료의 정의)ÕÝ 정한<항Øþ¼Þ료=중<의료½=제3ø(의료기관) Õ 
의거 õ당 진료ü»의 전문의 ×증을 ¬진 ×¬<Ø=의 ÊÙÉ인 Þ
료를 »É으ü 제1항ÕÝ 정한<û정항Øþ르몬Þ료제=를<Í전성ü ç
효성 인정 ¼위=내ÕÝ þíÝí Þ료Ý는 것을 말þ니ö.

f 제2항의<Í전성ü ç효성 인정 ¼위=ÿ ý은 ö음  þÕ õ당Ý는 
경우를 말Ý며, þþ Ü방 ÞØ의 기준을 É용þ니ö.

   1. ß품의þ품Í전ÜÕÝ 허¬된<효·효ü=¼위 내ü ì용된 경우
   2. ß품의þ품Í전ÜÕÝ 허¬된<효·효ü=¼위 외 ì용÷É만,<Ø질

환î의위원Þ를 거쳐 건½ü험îì평¬원÷ 승인한 Ö½(ö만, õ당 
의þ품의 ì용을 신청 또는 신ì한 Ö양기관Õ 한þ니ö)=으ü ì용
된 경우

[Ø질환î의위원Þ(중증질환î의위원Þ)]
<î민건½ü험 Ö양¯í의 기준Õ 관한 규ß=제5ø의2(중증질환î
의위원Þ) 제1항Õ 따ÿ, Ø환×(중증환×)Õ게 Ü방·þí되는 þ제Õ 
대한 Ö양¯í É용기준 및 방½Õ 대Ýí î의Ý기 위õ 건½ü험î
ì평¬원ÕÝ 운ÇÝ는 ü건의료계 전문¬øü í성된 위원Þ를 말þ
니ö.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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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Í전성ü ç효성 인정 ¼위=×인 방½]
• ß품의þ품Í전Ü 허¬ 내 효·효ü ×인
  : ß품의þ품Í전Ü 의þ품통þ정üÞ스템(https://nedrug.mfds.go.kr) 

– 의þ품 검É
• ß품의þ품Í전Ü 허¬ 외 효·효ü, Ø질환î의위원Þ를 거쳐 건½

ü험îì평¬원÷ 승인한 Ö½(ö만, õ당 의þ품의 ì용을 신청 또
는 신ì한 Ö양기관Õ 한ý) ×인

  : 건½ü험îì평¬원(https://www.hira.or.kr) – 의료정ü – 의þ품
정ü – Ø질환ì용þ제및Ö½ – 항ØÖÞÖ½ – 허¬Íü 항ØÖ
½ – 인정되ì 있는 허¬Íü 항ØÖ½(용½용량ÿý)

  

ª ß품의þ품Í전Ü 예규<의þ품 등 분류번þÕ 관한 규정=ÕÝ<û정항
Øþ르몬Þ료제=의 분류번þ를 û정Ýí ÀÁÝ는 경우, 제1항ÕÝ 정
한<û정항Øþ르몬Þ료제=÷외Õ Ý¬ü õ당Ý는 의þ품 또한 ÿýÝ
는 것으ü þ니ö.

제5ø(항Øþ¼Þ료의 정의)
÷ û별þ관ÕÝ<항Øþ¼Þ료=ÿ ý은 õ당 진료ü»의 전문의 ×증을 
¬진 ×¬ 피ü험×의 Ø의 ÊÙÉ인 Þ료를 »É으ü 항ØÖÞÖ½ 또는 
항Ø면îÖ½Õ 의õ 항Øþ¼을 þíÝí Þ료Ý는 것을 말Ý며, 항Ø면î
Ö½÷란 면î기전을 ÷용õÝ Ø세ÿ를 제거Ý는 Þ료를 말þ니ö. ö만, 
Ø세ÿ¬ Ç는 상ÜÕÝ 면î½을 증¬Þô는 þ¼(Ùù¼, 헬¾Í, 셀À¸
제 등)Þ료는 제외þ니ö.

제6ø(ü험®을 É¯ÝÉ Ï는 ìç)
÷ û별þ관의 ü험®을 É¯ÝÉ Ï은 ìç는 ü통þ관 제5ø(ü험®을 É
¯ÝÉ Ï는 ìç) 제1항을 따¾니ö.

제7ø(ü험®의 청í)
d ü험Úø×는 ö음의 Ý류를 제출Ýì ü험®을 청íÝíý þ니ö.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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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청íÝ(Þì양ß)
   2. ìì증명Ý(진료비계산Ý, ìý진단Ý, 장õ진단Ý, É원Þ료×인Ý, 

의ìÜ방전(Ü방ø제비) 등)
   3. û정항Øþ르몬þ¼허¬Þ료 증명Ý
      ¬. û정항Øþ르몬þ¼허¬Þ료 진단Ý 또는 û정항Øþ르몬þ¼허

¬Þ료 ×인Ý(Þì양ß)
          (÷Ý의 내용÷ ÿý되õý þ니ö)
         1) 진단명
         2) þþ한 þ제의 제품명
         3) ß품의þ품Í전ÜÕÝ 허¬된 효·효ü ¼위 내 ì용 í부
         4) ß품의þ품Í전ÜÕÝ 허¬된 효·효ü ¼위 외 ì용의 경우,

<Ø질환î의위원Þ를 거쳐 건½ü험îì평¬원÷ 승인한 Ö
½=ì용 í부

      .̧ É원Ü방ø제의 경우 진료비세부산정내îÝ, 외래Ü방ø제의 경우 
의ìÜ방전 및 þ제비 계산Ý

   4. 신분증(ü민등ý증÷  ̧ 운전면허증 등 본인È을 ×인할 Ú 있는 ì진
÷ 붙은 정부기관ÕÝ ÀÞ한 신분증, 본인÷ Å닌 경우Õ는 본인의 
인¼증명Ý 또는 본인Ý명ìä×인Ý ÿý)

   5. 기Ð ü험Úø×¬ ü험®의 ÚÁÕ 필ÖÝí 제출Ý는 Ý류
e 제1항 제2þ의 ìì증명Ý는 의료½ 제3ø(의료기관)ÕÝ 규정한 î내의 

병원, 의원 또는 î외의 의료관련½ÕÝ 정한 의료기관ÕÝ À¯한 것÷
õý þ니ö.

제8ø(û별þ관의 무효)
ü통þ관 제20ø(계þ의 무효)Õ 정한 ì항 ÷외Õ÷ 피ü험×¬ ÷ û별þ
관의 ü험계þÿü부ñ 제1ø(ü험®의 É¯ìç) 제2항ÕÝ 정한 ü장¼Þ
ÿ 전ÿ ÷전Õ<Ø=으ü 진단×정 되는 경우Õ는 ÷ û별þ관은 무효ü 
Ý며 ÷û ¹É한 ÷ û별þ관의 ü험료를 돌¼ü¾니ö. 
ö만, Þì의 ì의 또는 üäü û별þ관÷ 무효ü 된 경우와 Þì¬ 승¹ 
전Õ 무효È을 알Ý거  ̧ 알 Ú 있É음Õ÷ ü험료를 반환ÝÉ Ï은 경우Õ



무배당 NH헤아림355건강보험2404(5~6종) 특별약관  ◀◀◀

- 493 -

는 ü험료를 ¹É한 날의 ö음날부ñ 반환ÿ까É의 기간Õ 대Ýí Þì는 
ü험계þ대출÷율을 연단위 ý½ü 계산한 ®æ을 더Ýí 돌¼ ü¾니ö.

제9ø(ü험료의 ¹É을 연체Ýí õÉ된 계þ의 부활(효½Þý))
부활(효½Þý)되는 ÷ û별þ관의 ü장¼Þ는 ü통þ관 제28ø(ü험료의 
¹É을 연체Ýí õÉ된 계þ의 부활(효½Þý))을 따¾니ö. ÷ 경우 부활
(효½Þý)ÿ을 ü험계þÿü Ýí 제1ø(ü험®의 É¯ìç) 제2항의 ü장
¼Þÿ을 É용þ니ö.

제10ø(û별þ관의 갱신)
÷ û별þ관은 제÷성 û별þ관<5-6. ×동갱신 É용대상 û별þ관=Õ 따
ÿ 갱신½니ö.

제11ø(û별þ관의 Í멸)
d 피ü험×¬ ÷ û별þ관의 ü험기간 중Õ ìý한 경우Õ÷ ÷ û별þ관

은 ý 때부ñ 효½÷ Ç으며, ÷ 경우<ü험료 및 õþ환¯® 산출방½
Ý=ÕÝ 정Ý는 ¼Õ 따ÿ Þì¬ É¾한 ìý 당Þ ÷ û별þ관의 계
þ×É¾æ 및 û경üü험료를 É¯þ니ö.

 ̈제1항의 계þ×É¾æ É¯ìç¬ À생한 경우 계þ×는 ü통þ관 제7ø
(ü험®의 청í) 제1항의 Ý류 중 계þ×É¾æ É¯ü 관련된 Ý류를 
제출Ýì 계þ×É¾æ을 청íÝíý þ니ö. 계þ×É¾æ의 É¯절ì
는 ü통þ관 제8ø(ü험®의 É¯절ì)의 규정을 따르며, É¯기ÿ의 ö
음 날부ñ É¯ÿ까É의 기간Õ 대한 ÷×의 계산은 ü험계þ대출÷율을 
연단위 ý½ü 계산þ니ö.

제12ø(준용규정)
÷ û별þ관ÕÝ 정ÝÉ Ï은 ì항은 ü통þ관을 따¾니ö.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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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7. 갱신형 ½상선암수술후호르몬약물허¬Þ료비(최Í1회한)
(355간편¬È)ü장 특별약관 

제1ø(ü험®의 É¯ìç)
Þì는 ü험증권Õ 기재된 피ü험×¬ ÷ û별þ관의 ü험기간 중Õ<½상
선Ø=으ü 진단 ×정되ì, ý<½상선Ø=의 Þ료를 ÊÙÉ인 »É으ü Ú
à 후<½상선ØÚà후þ르몬þ¼허¬Þ료=를 ¿은 경우Õ는 최Í 1ÞÕ 
한Ýí Å래Õ 정한 ®æ을 ½상선ØÚà후þ르몬þ¼허¬Þ료비(최Í1Þ
한)으ü ü험Úø×Õ게 É¯þ니ö.

í 분

지¯®æ

최초 계약

갱신계약ü험계약일부터
2년미만

ü험계약일부터
2년이상

½상선ØÚà후
þ르몬þ¼허¬Þ료비

(최Í1Þ한)

÷ û별þ관 
ü험¬É

®æ의 50%

÷ û별þ관 
ü험¬É

®æ의 100%

÷ û별þ관 
ü험¬É

®æ의 100%

제2ø(ü험® É¯Õ 관한 세부규정)
d 제1ø(ü험®의 É¯ìç)의 ½상선ØÚà후þ르몬þ¼허¬Þ료비는<½

상선Øþ르몬Þ료제=를 ß품의þ품Í전ÜÕÝ 허¬된<효·효ü=¼위 
내ÕÝ ì용된 경우Õ 한Ýí ü장þ니ö. ö만, ß품의þ품Í전ÜÕÝ 
허¬된<효·효ü=¼위 외 ì용÷É만 <Ø질환î의위원Þ를 거쳐 건½
ü험îì평¬원÷ 승인한 Ö½(ö만, õ당 의þ품의 ì용을 신청 또는 
신ì한 Ö양기관Õ 한þ니ö)=으ü ì용된 경우Õ는 ü장þ니ö.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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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½상선Øþ르몬Þ료제의 Í정성 및 ç효성 인정¼위A
ß품의þÍ전Ü<효·효ü=¼위 내 인정

½상선Ø
þ르몬Þ료제

<Ø질환î의위원Þ를 거쳐 
건½ü험îì평¬원÷ 승인한 Ö½=인 경우 인정

불인정

ß품의þÍ전Ü 
효·효ü ¼위 외

<Ø질환î의위원Þ를 거쳐 
건½ü험îì평¬원÷ 승인한 Ö½=÷ Å닌 경우

e 제1ø(ü험®의 É¯ìç)의<½상선ØÚà후þ르몬þ¼허¬Þ료=를 ¿
은 경우ÿ ý은<½상선Øþ르몬Þ료제=를 Ü방 ¿ì þ¼÷ þí되É
을 때를 말Ý며, 최ÍÜ방ÿ×를 기준으ü þ니ö. ö만, 제4ø(½상선þ
르몬Þ료제 및 ½상선ØÚà후þ르몬þ¼허¬Þ료의 정의) 제3항ÕÝ 정
한<Í전성ü ç효성 인정 ¼위=¬ 변경(Ý¬ 또는 í제)된 경우Õ는 
변경된<Í전성ü ç효성 인정 ¼위=É용 후 최Íü ÷래Ý는 Ü방ÿ×
를 기준으ü þ니ö.

@<Í전성ü ç효성 인정 ¼위=변경(Ý¬) 예Þ : 의þ품의 8효·효ü9 Ý¬ 허¬A
의þ품 품»허¬

-효·효ü:ç방Ø의 Þ료  ü장 제외
효·효ü Ý¬ 허¬

-효·효ü:ç방Ø,½상선Ø의 Þ료         ü장

2024년4월1ÿ 2024년7월1ÿ(Ü방ÿ)
½상선Ø진단 및 ½상선Ø Úà 후 1ì ½상선Øþ르몬Þ료제 Ü방 및 þþ⇒ ½상선ØÚà후þ르몬þ¼허¬Þ료 ûõ당

2025년4월1ÿ 2025년7월1ÿ(Ü방ÿ)
½상선Ø Úà 후2ì ½상선Øþ르몬Þ료제 Ü방 및 þþ⇒ ½상선ØÚà후þ르몬þ¼허¬Þ료 õ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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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Í전성ü ç효성 인정 ¼위=변경(í제) 예Þ : 의þ품의 8효·효ü9 허¬ 취ÍA
의þ품 품»허¬

 -효·효ü:ç방Ø,½상선Ø
의 Þ료

효·효ü 허¬ 취Í
-효·효ü:ç방Ø의 Þ료

(½상선Ø의 Þ료 허¬ 취Í) ü장 제외

2024년4월1ÿ 2025년1월1ÿ 2025년4월1ÿ(Ü방ÿ)
½상선Ø진단 및 ½상선Ø Úà 후 

1ì ½상선Øþ르몬Þ료제 Ü방 및 þþ
⇒ ½상선ØÚà후þ르몬þ¼허¬Þ료 

ûõ당

f ü험Úø×와 Þì¬ 제1ø(ü험®의 É¯ìç)의 ü험® É¯ìçÕ 대
õ þ의ÝÉ 못할 때는 ü험Úø×와 Þì¬ ý께 제3×를 정Ýì ý 제
3×의 의견Õ 따를 Ú 있÷니ö. 제3×는 의료½ 제3ø(의료기관)Õ 규
정한 종þ병원 ÍÎ 전문의 중Õ 정Ý며, ü험® É¯ìç 판정Õ ü는 
의료비용은 Þì¬ 전æ 부öþ니ö.

제3ø(½상선Ø의 정의 및 진단×정)
d ÷ û별þ관ÕÝ<½상선Ø=÷ÿ ý은 제8ì 한î표준질병ì인분류 중 

분류번þ C73(½상선의 Æ성신생¼)Õ õ당Ý는 질병을 말þ니ö.
¨<½상선Ø=의 진단 ×정은 병½ 또는 진단검ì의Þ의 전문의 ×증을 

¬진 ×Õ 의Ýí 내¼져ý Ý며, ÷ 진단은 øÊ(fixed tissue)검ì, û
세¼늘ø인검ì(fine needle aspiration) 또는 혈æ(hemic system)검ì
Õ 대한 현û경 Í견을 기Íü Ýíý þ니ö. ÷ 경우<½상선Ø=의 
진단×정 ÞØ은 상기 검ìÕ 의한 결üüì ÞØ으ü þ니ö. ýÿ¸ 
상기Õ 의한 진단÷ ¬·ÝÉ Ï을 때Õ는 피ü험×¬<½상선Ø=으ü 
진단 또는 Þ료를 ¿ì 있음을 증명할 만한 문ÝÖ된 기ý 또는 증거¬ 
있õý þ니ö. 

@상기Õ 의한 진단÷ ¬·ÝÉ Ï을 때 [예Þ]A
· 피ü험×¬ øÊ검ì 등 병½ÞÉ 검ì를 ¿을 íçÇ÷ ¯Î한 병

증 ÆÖü ìý한 경우
· 종양의 À생부위 및 피ü험×의 신체상Ü 등의 ÷çü øÊ을 Ý출

Ý는 경우 생명의 위험을 Í래할 Ú 있õ 병½ÞÉ 검ì를 ÞÞ할 
Ú Ç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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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ç의ì항A
한î표준질병ì인분류 ÉîÝ의 "ìý 및 질병÷환의 분류번þ부í를 
위한 선정준ßü Éî"Õ 따ÿ C77~C80(불명×한, ÷ì성 및 상세불
명 부위의 Æ성신생¼(Ø))의 경우 ÿì성 Æ성신생¼(Ø)÷ ×인되는 
경우Õ는 원À부위(최Í À생한 부위)를 기준으ü 분류þ니ö. ö만, 
÷ 경우Õ÷ ÷ì성 및 상세불명 부위의 Æ성신생¼(Ø)(C77~C80)의 
진단×정 ÞØ은 원ÀØ 진단×정 ÞØ으ü 변경되É Ï÷니ö.   

@예ÞA
· C73(½상선의 Æ성신생¼)÷ ½프절ü 전÷되õ C77 (½프절의 ÷

ì성 및 상세불명의 Æ성신생¼)ü 진단된 경우Õ÷ C73(½상선의 
Æ성신생¼)Õ õ당Ý는 질병으ü 봅니ö

· C50(ç방의 Æ성신생¼)÷ 폐ü 전÷되õ C78.0(폐의 ÷ì성 Æ성
신생¼)ü 진단된 경우Õ÷ C50(ç방의 Æ성신생¼)Õ õ당Ý는 질
병으ü 봅니ö.

· C16(위의 Æ성신생¼)÷ 뇌ü 전÷되õ C79.3(뇌 및 뇌ú의 ÷ì성 
Æ성신생¼)ü 진단된 경우Õ÷ C16(위의 Æ성신생¼)Õ õ당Ý는 
질병으ü 봅니ö.

  

   
제4ø(½상선þ르몬Þ료제 및 ½상선ØÚà후þ르몬þ¼허¬Þ료의 정의)
d ÷ û별þ관ÕÝ<½상선Øþ르몬Þ료제=ÿ ý은 ½상선Ø Úà 후 ½

상선×þþ르몬을 ö제Ý기 위õ ì용되는 ½상선Øþ르몬Þ료제ü Ø세
ÿ의 성장ü ×산을 ö제Ý거  ̧진ÞÎ÷를 ¸Ý기 위한 þ르몬 관련 þ
제를 말þ니ö.

@½상선Øþ르몬Þ료제 õ당 의þ품명 및 성분명 Í내A
½상선Øþ르몬Þ료제Õ 대한 ü험¬É×의 ÷õ를 돕기 위Ýí, 2020
년 10월 기준 ½상선Øþ르몬Þ료제Õ õ당Ý는 의þ품명 및 성분명을
@별표31A>½상선Øþ르몬Þ료제 õ당 의þ품명 및 성분명?Õ 기재
Ýì 있으니, ×세한 ì항은 õ당 내용을 ×인ÝÞ기 ¼À니ö.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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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 ÷ û별þ관ÕÝ<½상선ØÚà후þ르몬þ¼허¬Þ료=ÿ ý은 의료½ 
제3ø(의료기관)Õ 의거 õ당 진료ü»의 전문의 ×증을 ¬진 ×¬ 피
ü험×의<½상선Ø=Úà 후 Þ료 또는 재À 방É »É으ü 제1항ÕÝ 
정한<½상선Øþ르몬Þ료제=를<Í전성ü ç효성 인정 ¼위=내ÕÝ 
þí한 경우를 말þ니ö.

f 제2항의<Í전성ü ç효성 인정 ¼위=ÿ ý은 ö음  þÕ õ당Ý는 
경우를 말Ý며, þþ Ü방 ÞØ의 기준을 É용þ니ö.

   1. ß품의þ품Í전ÜÕÝ 허¬된<효·효ü=¼위 내ü ì용된 경우
   2. ß품의þ품Í전ÜÕÝ 허¬된<효·효ü=¼위 외 ì용÷É만,<Ø질

환î의위원Þ를 거쳐 건½ü험îì평¬원÷ 승인한 Ö½(ö만, õ당 
의þ품의 ì용을 신청 또는 신ì한 Ö양기관Õ 한þ니ö)=으ü ì용
된 경우

[Ø질환î의위원Þ(중증질환î의위원Þ)]
<î민건½ü험 Ö양¯í의 기준Õ 관한 규ß=제5ø의2(중증질환î
의위원Þ) 제1항Õ 따ÿ, Ø환×(중증환×)Õ게 Ü방·þí되는 þ제
Õ 대한 Ö양¯í É용기준 및 방½Õ 대Ýí î의Ý기 위õ 건½ü
험îì평¬원ÕÝ 운ÇÝ는 ü건의료계 전문¬øü í성된 위원Þ를 
말þ니ö.   

[<Í전성ü ç효성 인정 ¼위=×인 방½]
• ß품의þ품Í전Ü 허¬ 내 효·효ü ×인
  : ß품의þ품Í전Ü 의þ품통þ정üÞ스템(https://nedrug.mfds.go.kr) 

– 의þ품 검É
• ß품의þ품Í전Ü 허¬ 외 효·효ü, Ø질환î의위원Þ를 거쳐 건½

ü험îì평¬원÷ 승인한 Ö½(ö만, õ당 의þ품의 ì용을 신청 또
는 신ì한 Ö양기관Õ 한ý) ×인

  : 건½ü험îì평¬원(https://www.hira.or.kr) – 의료정ü – 의þ품
정ü – Ø질환ì용þ제및Ö½ – 항ØÖÞÖ½ – 허¬Íü 항ØÖ
½ – 인정되ì 있는 허¬Íü 항ØÖ½(용½용량ÿ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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ª ß품의þ품Í전Ü 예규<의þ품 등 분류번þÕ 관한 규정=ÕÝ<½상선
Øþ르몬Þ료제=의 분류번þ를 û정Ýí ÀÁÝ는 경우, 제1항ÕÝ 정
한<½상선Øþ르몬Þ료제=÷외Õ Ý¬ü õ당Ý는 의þ품 또한 ÿýÝ
는 것으ü þ니ö.

제5ø(Úà의 정의와 장Í)
d ÷ û별þ관ÕÝ ÿÚàĀ÷ÿ ý은 병원 또는 의원의 의ì의 면허를 ¬진 

×(÷Ý ÿ의ìĀÿ þ니ö)Õ 의Ýí Þ료¬ 필ÖÝöì 인정된 경우üÝ 
의료기관ÕÝ 의ì의 관½ ÝÕ Þ료를 ÊÙÉ인 »É으ü 의료기í를 
ì용Ýí 생체(⽣Ü)Õ 절단(切斷, û정부위를 잘ÿ내는 것), 절제(切除, 
û정부위를 잘ÿ Çå는 것) 등의 øØ(操作)을 ¬Ý는 것을 말þ니ö.

e 제1항의 ÿÚàĀÕ는 ü건ýÉ부 산Ý 신의료기à평¬위원Þ(향후 제÷변
경ÞÕ는 동 위원Þ와 동ÿ한 기·을 ÚÞÝ는 기관)ü부ñ Í전성ü Þ
료효ü를 인정¿은 최신 Úà기½÷ ÿý½니ö.

@신의료기à평¬위원ÞA
의료½ 제54ø(신의료기à평¬위원Þ의 설Þ 등)Õ 의거 설Þ된 위원
ÞüÝ 신의료기àÕ 관한 최ì의 î의기í를 말þ니ö.   

f 제1항의 Úà은 ×Ý 등ÕÝ Þ료¬ 곤란Ýí 의료½ 제3ø(의료기관) 
제2항Õ 정한 î내의 병원, 의원 또는 î외의 의료관련½ÕÝ 정한 의료
기관ÕÝ Þ한 것Õ 한þ니ö.

ª 제1항의 ÚàÕÝ Å래  þ의 ì항은 제외þ니ö.
   1. ø인(吸引, üì기 등으ü 빨Åø÷는 것)
   2. 천×(穿刺, ¼늘 또는 관을 꽂Å 체æㆍøÊ을 뽑Å내거  ̧ þ¼을 ü

ÉÝ는 것)등의 øÞ
   3. 신경(神經) ì단(NERVE BLOCK)
   4. û용성형 »É의 Úà
   5. 피È(避妊) »É의 Úà
   6. 검ì 및 진단을 위한 Úà(생검(生檢), ý½경검ì(ú腔鏡檢査) 등)
   7. 기Ð Úà의 정의Õ õ당ÝÉ Ï는 Þ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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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Ð Úà의 정의Õ õ당ÝÉ Ï는 Þà(예Þ)A
- 절¼, ¼농 또는 ÷관ýÉà
- ÝÉ정þ류 관련 ìü파/À÷È정þ폐쇄à
- IPL(Intense Pulsed Light) : Å÷피엘 À÷È Þà
- Ý간판 관련 경ú외 신경ì단à, ìü파 열Þ료à
- Þ, ÞÚ, Þ은, Þ근, Þø골의 ÜÞ
- 기Ð ÷와 çì한 Þà
 ※ 본 Þàø은 Úà의 정의Õ õ당ÝÉ Ï는 Þà의 예Þü, 예ÞÕ 

기재되õ 있É Ïö Ý더ÿ÷ Úà의 정의Õ õ당ÝÉ Ï는 경우 
ü상되É Ï÷니ö.

  

    
제6ø(ü험®을 É¯ÝÉ Ï는 ìç)
÷ û별þ관의 ü험®을 É¯ÝÉ Ï은 ìç는 ü통þ관 제5ø(ü험®을 É
¯ÝÉ Ï는 ìç) 제1항을 따¾니ö.

제7ø(ü험®의 청í)
d ü험Úø×는 ö음의 Ý류를 제출Ýì ü험®을 청íÝíý þ니ö.
   1. 청íÝ(Þì양ß)
   2. ìì증명Ý(진료비계산Ý, ìý진단Ý, 장õ진단Ý, É원Þ료×인Ý, 

의ìÜ방전(Ü방ø제비) 등)
   3. ½상선ØÚà후þ르몬þ¼허¬Þ료 증명Ý
      ¬. ½상선ØÚà후þ르몬þ¼허¬Þ료 진단Ý 또는 ½상선ØÚà후

þ르몬þ¼허¬Þ료 ×인Ý(Þì양ß)(÷Ý의 내용÷ ÿý되õý 
þ니ö)

         1) 진단명
         2) þþ한 þ제의 제품명
         3) ß품의þ품Í전ÜÕÝ 허¬된 효·효ü ¼위 내 ì용 í부
         4) ß품의þ품Í전ÜÕÝ 허¬된 효·효ü ¼위 외 ì용의 경우,

<Ø질환î의위원Þ를 거쳐 건½ü험îì평¬원÷ 승인한 Ö
½=ì용 í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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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É원Ü방ø제의 경우 진료비세부산정내îÝ, 외래Ü방ø제의 경우 
의ìÜ방전 및 þ제비 계산Ý

   4. 신분증(ü민등ý증÷  ̧ 운전면허증 등 본인È을 ×인할 Ú 있는 ì진
÷ 붙은 정부기관ÕÝ ÀÞ한 신분증, 본인÷ Å닌 경우Õ는 본인의 
인¼증명Ý 또는 본인Ý명ìä×인Ý ÿý)

   5. 기Ð ü험Úø×¬ ü험®의 ÚÁÕ 필ÖÝí 제출Ý는 Ý류
e 제1항 제2þ의 ìì증명Ý는 의료½ 제3ø(의료기관)ÕÝ 규정한 î내의 

병원, 의원 또는 î외의 의료관련½ÕÝ 정한 의료기관ÕÝ À¯한 것÷
õý þ니ö.

제8ø(û별þ관의 갱신)
÷ û별þ관은 제÷성 û별þ관<5-6. ×동갱신 É용대상 û별þ관=Õ 따
ÿ 갱신½니ö.

제9ø(û별þ관의 Í멸)
d 제1ø(ü험®의 É¯ìç)의 ½상선ØÚà후þ르몬þ¼허¬Þ료비(최Í1

Þ한)을 É¯한 경우Õ는 ý 손õü상의 원인÷ 생긴 때부ñ ÷ û별þ
관은 Í멸되며, ÷ û별þ관의 õþ환¯®을 É¯ÝÉ Ï÷니ö.

e 피ü험×¬ ÷ û별þ관의 ü험기간 중Õ ìý한 경우Õ÷ ÷ û별þ관
은 ý 때부ñ 효½÷ Ç으며, ÷ 경우<ü험료 및 õþ환¯® 산출방½
Ý=ÕÝ 정Ý는 ¼Õ 따ÿ Þì¬ É¾한 ìý 당Þ ÷ û별þ관의 계
þ×É¾æ 및 û경üü험료를 É¯þ니ö.

f 제2항의 계þ×É¾æ É¯ìç¬ À생한 경우 계þ×는 ü통þ관 제7ø
(ü험®의 청í) 제1항의 Ý류 중 계þ×É¾æ É¯ü 관련된 Ý류를 
제출Ýì 계þ×É¾æ을 청íÝíý þ니ö. 계þ×É¾æ의 É¯절ì
는 ü통þ관 제8ø(ü험®의 É¯절ì)의 규정을 따르며, É¯기ÿ의 ö
음 날부ñ É¯ÿ까É의 기간Õ 대한 ÷×의 계산은 ü험계þ대출÷율을 
연단위 ý½ü 계산þ니ö.

제10ø(준용규정)
÷ û별þ관ÕÝ 정ÝÉ Ï은 ì항은 ü통þ관을 따¾니ö.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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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8. 갱신형 다빈Þ로봇암수술비(특정암제외)(최Í1회한)(355간편¬È)ü장 특별약관

    
제1ø(ü험®의 É¯ìç)
d Þì는 ü험증권Õ 기재된 피ü험×¬ ÷ û별þ관의 ü험기간 중Õ 제2

항ÕÝ 정한 ü장¼Þÿ ÷후Õ<Ø(û정Ø제외)=ü 진단 ×정되ì, ý 
Þ료를 ÊÙÉ인 »É으ü<ö빈Þü봇ØÚà=을 ¿은 경우Õ는 최Í 1
ÞÕ 한Ýí Å래Õ 정한 ®æ을 ö빈Þü봇ØÚà비(û정Ø제외)(최Í1
Þ한)으ü ü험Úø×Õ게 É¯þ니ö.

í 분

지¯®æ

최초 계약

갱신계약ü험계약일부터
180일미만

ü험계약일부터
180일이상
1년미만

ü험계약일부터
1년이상

ö빈Þü봇Ø
Úà비

(û정Ø제외)
(최Í1Þ한)

÷ û별þ관 
ü험¬É®æ

의 25%

÷ û별þ관 
ü험¬É®æ

의50%

÷ û별þ관
ü험¬É®æ

의 100%

÷ û별þ관
ü험¬É®
æ의 100%

e 제1항의<Ø(û정Ø제외)=Õ 대한 ü장¼Þÿ은 ÷ û별þ관의 ü험계
þÿ부ñ ý날을 ÿýÝí 90ÿ÷ É난 날의 ö음날ü Ý며, ÷ 경우 ü
험계þÿ은 ÷ û별þ관의 제1Þ ü험료를 ¿은 날ü þ니ö.

@<Ø(û정Ø제외)=Õ 대한 ü장¼Þÿ [예Þ]A
 90ÿ ü장 제외

ü험¬É®æ의 100%ü험¬É®æ의 50%ü험¬É®æ의 25%
±   ± ±          ±

 최Í계þÿ
 (2024년 4월10ÿ)

ü장 ¼Þÿ
(2024년7월9ÿ)

180ÿ 경üÞØ
(2024년 10월 9ÿ)

1년 경üÞØ
(2025년 4월 10ÿ)   

f 제2항Õ÷ 불íÝì 갱신계þ의 경우Õ는<Ø(û정Ø제외)=Õ 대한 ü
장¼Þÿ은 ÷ û별þ관의 갱신ÿü þ니ö.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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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ø(ü험® É¯Õ 관한 세부규정)
d 항Ø방ì선 및 항Øþ¼Þ료는 ö빈Þü봇ØÚà비(û정Ø제외)(최Í1Þ

한)¬ É¯되É Ï÷니ö.
e ü험Úø×와 Þì¬ 제1ø(ü험®의 É¯ìç)의 ü험® É¯ìçÕ 대

õ þ의ÝÉ 못할 때는 ü험Úø×와 Þì¬ ý께 제3×를 정Ýì ý 제
3×의 의견Õ 따를 Ú 있÷니ö. 제3×는 의료½ 제3ø(의료기관)Õ 규
정한 종þ병원 ÍÎ 전문의 중Õ 정Ý며, ü험® É¯ìç 판정Õ ü는 
의료비용은 Þì¬ 전æ 부öþ니ö.

제3ø(Ø(û정Ø제외)의 정의 및 진단×정)
d ÷ û별þ관ÕÝ<Ø(û정Ø제외)=ÿ ý은 제8ì 한î표준질병ì인분류

Õ 있õÝ Æ성신생¼(Ø)ü 분류되는 질병(@별표11A>Æ성신생¼(Ø) 
분류표?참ø) 중ÕÝ<전¾선Ø=및<½상선Ø=을 제외한 질병을 말þ
니ö. ö만, 전Ø(前癌)상Ü(Ø으ü 변Ý기 ÷전 상Ü)(Premalignant 
condition or condition with malignant potential)는 제외þ니ö.

e 제1항ÕÝ 정한<전¾선Ø=÷ÿ ý은 제8ì 한î표준질병･ì인분류 중 
분류번þ C61(전¾선의 Æ성신생¼)ü 분류되는 질병을 말þ니ö.

f 제1항ÕÝ 정한<½상선Ø=÷ÿ ý은 제8ì 한î표준질병･ì인분류 중 
분류번þ C73(½상선의 Æ성신생¼)ü 분류되는 질병을 말þ니ö.

g<Ø(û정Ø제외)=의 진단×정은 병½ 또는 진단검ì의Þ의 전문의 ×
증을 ¬진 ×Õ 의Ýí 내¼져ý Ý며, ÷ 진단은 øÊ(fixed tissue)검
ì, û세¼늘ø인검ì(fine needle aspiration) 또는 혈æ(hemic system)
검ìÕ 대한 현û경 Í견을 기Íü Ýíý þ니ö. ÷ 경우<Ø(û정Ø
제외)=의 진단×정 ÞØ은 상기 검ìÕ 의한 결üüì ÞØ으ü þ니
ö. ýÿ  ̧ 상기Õ 의한 진단÷ ¬·ÝÉ Ï을 때Õ는 피ü험×¬<Ø
(û정Ø제외)=ü 진단 또는 Þ료를 ¿ì 있음을 증명할 만한 문ÝÖ된 
기ý 또는 증거¬ 있õý þ니ö.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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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기Õ 의한 진단÷ ¬·ÝÉ Ï을 때 [예Þ]A
· 피ü험×¬ øÊ검ì 등 병½ÞÉ 검ì를 ¿을 íçÇ÷ ¯Î한 병

증 ÆÖü ìý한 경우
· 종양의 À생부위 및 피ü험×의 신체상Ü 등의 ÷çü øÊ을 Ý출

Ý는 경우 생명의 위험을 Í래할 Ú 있õ 병½ÞÉ 검ì를 ÞÞ할 
Ú Ç는 경우   

h 한î표준질병·ì인분류 ÉîÝ의 'ìý 및 질병÷환의 분류번þ부í를 위
한 선정준ßü Éî'Õ 따ÿ C77~C80(불명×한, ÷ì성 및 상세불명 부
위의 Æ성신생¼(Ø))의 경우 ÿì성 Æ성신생¼(Ø)÷ ×인되는 경우Õ
는 원À부위(최Í À생한 부위)를 기준으ü 분류þ니ö. ö만, ÷ 경우Õ
÷ ÷ì성 및 상세불명 부위의 Æ성신생¼(Ø)(C77~C80)의 진단×정 Þ
Ø은 원ÀØ 진단×정 ÞØ으ü 변경되É Ï÷니ö.

@예ÞA
· C73(½상선의 Æ성신생¼)÷ ½프절ü 전÷되õ C77 (½프절의 ÷

ì성 및 상세불명의 Æ성신생¼)ü 진단된 경우Õ÷ C73(½상선의 
Æ성신생¼)Õ õ당Ý는 질병으ü 봅니ö

· C50(ç방의 Æ성신생¼)÷ 폐ü 전÷되õ C78.0(폐의 ÷ì성 Æ성
신생¼)ü 진단된 경우Õ÷ C50(ç방의 Æ성신생¼)Õ õ당Ý는 질
병으ü 봅니ö.

· C16(위의 Æ성신생¼)÷ 뇌ü 전÷되õ C79.3(뇌 및 뇌ú의 ÷ì성 
Æ성신생¼)ü 진단된 경우Õ÷ C16(위의 Æ성신생¼)Õ õ당Ý는 
질병으ü 봅니ö.

  

   
제4ø(ö빈Þü봇ØÚà의 정의) 
d ÷ û별þ관ÕÝ<ö빈Þü봇ØÚà=÷ÿ ý은<Ø(û정Ø 제외)=의 

ÊÙÉ인 Þ료를 »É으ü Å래의 Ú¬ßüÕ õ당Ý는 Úà을 한 경우
를 말þ니ö.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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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수가코드

ü봇 üø Úà[ÞàÞ ÍÖ재료 ÿý] 
– ö빈Þ 기기da Vinciⓡ QZ961

@용õ풀÷A
ö빈Þü봇ØÚà÷란 Ø의 ÊÙÉ인 Þ료를 »É으ü ö빈Þ(da 
Vinci)기기를 ÷용Ýí ÞÝ는 Úà을 말þ니ö. 
(내Þ경 및 Úà용 기í 등을 ö빈Þ(da Vinci)기기 팔Õ ì정Ýì, Ú
à×¬ ø정장Þ를 Ø동Ýí Úà÷í¬ 환×와 ÊÙ ÙÎÝ는 Úà)   

e 제1항의<ö빈Þü봇ØÚà=은 진료비세부내îÝ상 ü건ýÉ부ÕÝ ì
ÞÝ는<건½ü험 Þ위 ¯í∙비¯í »ý 및 ¯í 상대¬ÞØÚ=ÕÝ 
정한 Ú¬ßü 기준을 따르며, ÷ û별þ관 체결 ÞØ ÷후 ü건ýÉ부
ÕÝ ìÞÝ는<건½ü험 Þ위 ¯í·비¯í »ý표 및 ¯í 상대¬ÞØ
Ú=¼정Õ 따ÿ Ú¬ßü¬ 변경된 경우Õ는 ¼정된 기준을 É용þ니ö.

f 제1항Õ÷ 불íÝì ÷ û별þ관ÕÝ ü장Ý는<ö빈Þü봇ØÚà=당Þ
의<건½ü험 Þ위 ¯í·비¯í »ý표 및 ¯í 상대¬ÞØÚ=Õ 따ÿ 
ü험® É¯í부¬ 판단된 경우, ÷후<건½ü험 Þ위 ¯í·비¯í »ý
표 및 ¯í 상대¬ÞØÚ=¼정으ü ¯íÞ료 판정÷ 변경되더ÿ÷ ÷ 
û별þ관ÕÝ ü장Ý는<ö빈Þü봇ØÚà=õ당 í부를 öÞ 판단ÝÉ 
Ï÷니ö.

g 제1항의 Ú¬ßü를 ¿É ÏÝ음Õ÷ 불íÝì, Úà기ýÉ상 ö빈Þ(da 
Vinci)기기를 ÷용Ýí Úà을 ÝÆ음을 ×인할 Ú 있는 경우<ö빈Þü
봇ØÚà=을 ¿은 것으ü 봅니ö.

제5ø(Úà의 정의와 장Í)
d ÷ û별þ관ÕÝ ÿÚàĀ÷ÿ ý은 병원 또는 의원의 의ì의 면허를 ¬진 

×(÷Ý ÿ의ìĀÿ þ니ö)Õ 의Ýí Þ료¬ 필ÖÝöì 인정된 경우üÝ 
의료기관ÕÝ 의ì의 관½ ÝÕ Þ료를 ÊÙÉ인 »É으ü 의료기í를 
ì용Ýí 생체(⽣Ü)Õ 절단(切斷, û정부위를 잘ÿ내는 것), 절제(切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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û정부위를 잘ÿ Çå는 것) 등의 øØ(操作)을 ¬Ý는 것을 말þ니ö.
e 제1항의 ÿÚàĀÕ는 ü건ýÉ부 산Ý 신의료기à평¬위원Þ(향후 제÷변

경ÞÕ는 동 위원Þ와 동ÿ한 기·을 ÚÞÝ는 기관)ü부ñ Í전성ü Þ
료효ü를 인정¿은 최신 Úà기½÷ ÿý½니ö.

@신의료기à평¬위원ÞA
의료½ 제54ø(신의료기à평¬위원Þ의 설Þ 등)Õ 의거 설Þ된 위원
ÞüÝ 신의료기àÕ 관한 최ì의 î의기í를 말þ니ö.   

f 제1항의 Úà은 ×Ý 등ÕÝ Þ료¬ 곤란Ýí 의료½ 제3ø(의료기관) 
제2항Õ 정한 î내의 병원, 의원 또는 î외의 의료관련½ÕÝ 정한 의료
기관ÕÝ Þ한 것Õ 한þ니ö.

g 제1항의<Úà=은<항Ø방ì선Þ료=와<항Øþ¼Þ료=는 제외þ니ö.
h 제4항의<항Ø방ì선Þ료=ÿ ý은 방ì선종양Þü 전문의 ×증을 ¬

진×¬ 피ü험×의 Ø의 ÊÙÉ인 Þ료를 »É으ü ìÕ너É 전½ 방ì
선(ionizing radiation)을 øìÝí Ø세ÿ를 ý÷는 Þ료½을 말þ니ö.

i 제4항의<항Øþ¼Þ료=ÿ ý은 õ당 진료ü»의 전문의 ×증을 ¬진
×¬ 피ü험×의 Ø의 ÊÙÉ인 Þ료를 »É으ü ÖÞÖ½ 또는 면îÖ
½Õ 의õ 항Øþ¼을 þíÝí Þ료Ý는 것을 말þ니ö.

j 제1항의 ÚàÕÝ Å래  þ의 ì항은 제외þ니ö.
   1. ø인(吸引, üì기 등으ü 빨Åø÷는 것)
   2. 천×(穿刺, ¼늘 또는 관을 꽂Å 체æㆍøÊ을 뽑Å내거  ̧ þ¼을 ü

ÉÝ는 것)등의 øÞ
   3. 신경(神經) ì단(NERVE BLOCK)
   4. û용성형 »É의 Úà
   5. 피È(避妊) »É의 Úà
   6. 검ì 및 진단을 위한 Úà(생검(生檢), ý½경검ì(ú腔鏡檢査) 등)
   7. 기Ð Úà의 정의Õ õ당ÝÉ Ï는 Þ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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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Ð Úà의 정의Õ õ당ÝÉ Ï는 Þà(예Þ)A
- 절¼, ¼농 또는 ÷관ýÉà
- ÝÉ정þ류 관련 ìü파/À÷È정þ폐쇄à
- IPL(Intense Pulsed Light) : Å÷피엘 À÷È Þà
- Ý간판 관련 경ú외 신경ì단à, ìü파 열Þ료à
- Þ, ÞÚ, Þ은, Þ근, Þø골의 ÜÞ
- 기Ð ÷와 çì한 Þà
 ※ 본 Þàø은 Úà의 정의Õ õ당ÝÉ Ï는 Þà의 예Þü, 예ÞÕ 

기재되õ 있É Ïö Ý더ÿ÷ Úà의 정의Õ õ당ÝÉ Ï는 경우 
ü상되É Ï÷니ö.

  

     
제6ø(ü험®을 É¯ÝÉ Ï는 ìç)
÷ û별þ관의 ü험®을 É¯ÝÉ Ï은 ìç는 ü통þ관 제5ø(ü험®을 É
¯ÝÉ Ï는 ìç) 제1항을 따¾니ö.

제7ø(ü험®의 청í)
d ü험Úø×는 ö음의 Ý류를 제출Ýì ü험®을 청íÝíý þ니ö.
   1. 청íÝ(Þì 양ß)
   2. ìì증명Ý(진단Ý, 진료비세부내îÝ(건½ü험îì평¬원진료Ú¬ß

ü(EDI) 필Ú 기재), 진료기ý부(검ì기ýÉ, Úà기ýÉ ÿý), Úà
×인Ý 등)

   3. 신분증(ü민등ý증÷  ̧ 운전면허증 등 본인È을 ×인할 Ú 있는 ì진
÷ 붙은 정부기관ÕÝ ÀÞ한 신분증, 본인÷ Å닌 경우Õ는 본인의 
인¼증명Ý 또는 본인Ý명ìä×인Ý ÿý)

   4. 기Ð ü험Úø×¬ ü험®의 ÚÁÕ 필ÖÝí 제출Ý는 Ý류
e 제1항 제2þ의 ìì증명Ý는 의료½ 제3ø(의료기관)ÕÝ 규정한 î내의 

병원÷  ̧ 의원 또는 î외의 의료관련½ÕÝ 정한 의료기관ÕÝ À¯한 
것÷õý þ니ö.

제8ø(û별þ관의 무효)
ü통þ관 제20ø(계þ의 무효)Õ 정한 ì항 ÷외Õ÷ 피ü험×¬ ÷ û별þ



▶▶▶ 무배당 NH헤아림355건강보험2404(5~6종) 약관

- 508 -

관의 ü험계þÿü부ñ 제1ø(ü험®의 É¯ìç) 제2항ÕÝ 정한 ü장¼Þ
ÿ 전ÿ ÷전Õ<Ø(û정Ø제외)=ü 진단 ×정되는 경우Õ는 ÷ û별þ관
은 무효ü Ý며 ÷û ¹É한 ÷ û별þ관의 ü험료를 돌¼ü¾니ö. 
ö만, Þì의 ì의 또는 üäü û별þ관÷ 무효ü 된 경우와 Þì¬ 승¹ 
전Õ 무효È을 알Ý거  ̧ 알 Ú 있É음Õ÷ ü험료를 반환ÝÉ Ï은 경우Õ
는 ü험료를 ¹É한 날의 ö음날부ñ 반환ÿ까É의 기간Õ 대Ýí Þì는 
ü험계þ대출÷율을 연단위 ý½ü 계산한 ®æ을 더Ýí 돌¼ ü¾니ö.

제9ø(ü험료의 ¹É을 연체Ýí õÉ된 계þ의 부활(효½Þý))
부활(효½Þý)되는 ÷ û별þ관의 ü장¼Þ는 ü통þ관 제28ø(ü험료의 
¹É을 연체Ýí õÉ된 계þ의 부활(효½Þý))을 따¾니ö. ÷ 경우 부활
(효½Þý)ÿ을 ü험계þÿü Ýí 제1ø(ü험®의 É¯ìç) 제2항의 ü장
¼Þÿ을 É용þ니ö.

제10ø(û별þ관의 갱신)
÷ û별þ관은 제÷성 û별þ관<5-6. ×동갱신 É용대상 û별þ관=Õ 따
ÿ 갱신½니ö.

제11ø(û별þ관의 Í멸)
d 제1ø(ü험®의 É¯ìç)의 ö빈Þü봇ØÚà비(û정Ø제외)(최Í1Þ한)

을 É¯한 때Õ는 ý 손õü상의 원인÷ 생긴 때부ñ ÷ û별þ관은 Í
멸되며, ÷ û별þ관의 õþ환¯®을 É¯ÝÉ Ï÷니ö.

e 피ü험×¬ ÷ û별þ관의 ü험기간 중Õ ìý한 경우Õ÷ ÷ û별þ관
은 ý 때부ñ 효½÷ Ç으며, ÷ 경우<ü험료 및 õþ환¯® 산출방½
Ý=ÕÝ 정Ý는 ¼Õ 따ÿ Þì¬ É¾한 ìý 당Þ ÷ û별þ관의 계
þ×É¾æ 및 û경üü험료를 É¯þ니ö.

f 제2항의 계þ×É¾æ É¯ìç¬ À생한 경우 계þ×는 ü통þ관 제7ø
(ü험®의 청í) 제1항의 Ý류 중 계þ×É¾æ É¯ü 관련된 Ý류를 
제출Ýì 계þ×É¾æ을 청íÝíý þ니ö. 계þ×É¾æ의 É¯절ì
는 ü통þ관 제8ø(ü험®의 É¯절ì)의 규정을 따르며, É¯기ÿ의 ö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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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 날부ñ É¯ÿ까É의 기간Õ 대한 ÷×의 계산은 ü험계þ대출÷율을 
연단위 ý½ü 계산þ니ö.

제12ø(준용규정)
÷ û별þ관ÕÝ 정ÝÉ Ï은 ì항은 ü통þ관을 따¾니ö.

4-9. 갱신형 다빈Þ로봇암수술비(특정암)(최Í1회한)(355간편¬È)ü장 
특별약관

제1ø(ü험®의 É¯ìç)
d Þì는 ü험증권Õ 기재된 피ü험×¬ ÷ û별þ관의 ü험기간 중Õ 제2

항ÕÝ 정한 ü장¼Þÿ ÷후Õ<û정Ø=으ü 진단 ×정되ì, ý Þ료
를 ÊÙÉ인 »É으ü<ö빈Þü봇ØÚà=을 ¿은 경우Õ는 최Í 1ÞÕ 
한Ýí Å래Õ 정한 ®æ을 ö빈Þü봇ØÚà비(û정Ø)(최Í1Þ한)으ü 
ü험Úø×Õ게 É¯þ니ö.

í 분

지¯®æ

최초계약

갱신계약ü험계약일부터
180일미만

ü험계약일부터
180일이상
1년미만

ü험계약일부터
1년이상

ö빈Þü봇Ø
Úà비
(û정Ø)

(최Í1Þ한)

÷ û별þ관 
ü험¬É

®æ의 25%

÷ û별þ관 
ü험¬É

®æ의50%

÷ û별þ관
ü험¬É

®æ의 100%

÷ û별þ관
ü험¬É

®æ의 100%

e 제1항의<û정Ø=Õ 대한 ü장¼Þÿ은 ÷ û별þ관의 ü험계þÿ부ñ 
ý날을 ÿýÝí 90ÿ÷ É난 날의 ö음날ü Ý며, ÷ 경우 ü험계þÿ
은 ÷ û별þ관의 제1Þ ü험료를 ¿은 날ü þ니ö.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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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û정Ø=Õ 대한 ü장¼Þÿ [예Þ]A
 90ÿ ü장 제외

ü험¬É®æ의 100%ü험¬É®æ의 50%ü험¬É®æ의 25%
±   ± ±          ±

 최Í계þÿ
 (2024년 4월10ÿ)

<û정Ø=ü장 ¼Þÿ
(2024년7월9ÿ)

180ÿ 경üÞØ
(2024년 10월 9ÿ)

1년 경üÞØ
(2025년 4월 10ÿ)

f 제2항Õ÷ 불íÝì 갱신계þ의 경우Õ는<û정Ø=Õ 대한 ü장¼Þÿ
은 ÷ û별þ관의 갱신ÿü þ니ö.

제2ø(ü험® É¯Õ 관한 세부규정)
d 항Ø방ì선 및 항Øþ¼Þ료는 ö빈Þü봇ØÚà비(û정Ø)(최Í1Þ한)¬ 

É¯되É Ï÷니ö.
e ü험Úø×와 Þì¬ 제1ø(ü험®의 É¯ìç)의 ü험® É¯ìçÕ 대

õ þ의ÝÉ 못할 때는 ü험Úø×와 Þì¬ ý께 제3×를 정Ýì ý 제
3×의 의견Õ 따를 Ú 있÷니ö. 제3×는 의료½ 제3ø(의료기관)Õ 규
정한 종þ병원 ÍÎ 전문의 중Õ 정Ý며, ü험® É¯ìç 판정Õ ü는 
의료비용은 Þì¬ 전æ 부öþ니ö.

제3ø(û정Ø의 정의 및 진단×정)
d ÷ û별þ관ÕÝ<û정Ø=÷ÿ ý은<전¾선Ø=및<½상선Ø=을 말Ý

며, 전Ø(前癌)상Ü(Ø으ü 변Ý기 ÷전 상Ü)(Premalignant condition or 
condition with malignant potential)는 제외þ니ö. 

e 제1항ÕÝ 정한<전¾선Ø=÷ÿ ý은 제8ì 한î표준질병･ì인분류 중 
분류번þ C61(전¾선의 Æ성신생¼)ü 분류되는 질병을 말þ니ö.

f 제1항ÕÝ 정한<½상선Ø=÷ÿ ý은 제8ì 한î표준질병･ì인분류 중 
분류번þ C73(½상선의 Æ성신생¼)ü 분류되는 질병을 말þ니ö.

g<û정Ø=의 진단×정은 병½ 또는 진단검ì의Þ의 전문의 ×증을 ¬
진 ×Õ 의Ýí 내¼져ý Ý며, ÷ 진단은 øÊ(fixed tissue)검ì, û세
¼늘ø인검ì(fine needle aspiration) 또는 혈æ(hemic system)검ì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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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 현û경 Í견을 기Íü Ýíý þ니ö. ÷ 경우<û정Ø=의 진단×
정 ÞØ은 상기 검ìÕ 의한 결üüì ÞØ으ü þ니ö. ýÿ  ̧ 상기Õ 
의한 진단÷ ¬·ÝÉ Ï을 때Õ는 피ü험×¬<û정Ø=으ü 진단 또는 
Þ료를 ¿ì 있음을 증명할 만한 문ÝÖ된 기ý 또는 증거¬ 있õý þ
니ö.

@상기Õ 의한 진단÷ ¬·ÝÉ Ï을 때 [예Þ]A
· 피ü험×¬ øÊ검ì 등 병½ÞÉ 검ì를 ¿을 íçÇ÷ ¯Î한 병

증 ÆÖü ìý한 경우
· 종양의 À생부위 및 피ü험×의 신체상Ü 등의 ÷çü øÊ을 Ý출

Ý는 경우 생명의 위험을 Í래할 Ú 있õ 병½ÞÉ 검ì를 ÞÞ할 
Ú Ç는 경우   

h 한î표준질병·ì인분류 ÉîÝ의 'ìý 및 질병÷환의 분류번þ부í를 위
한 선정준ßü Éî'Õ 따ÿ C77~C80(불명×한, ÷ì성 및 상세불명 부
위의 Æ성신생¼(Ø))의 경우 ÿì성 Æ성신생¼(Ø)÷ ×인되는 경우Õ
는 원À부위(최Í À생한 부위)를 기준으ü 분류þ니ö. ö만, ÷ 경우Õ
÷ ÷ì성 및 상세불명 부위의 Æ성신생¼(Ø)(C77~C80)의 진단×정 Þ
Ø은 원ÀØ 진단×정 ÞØ으ü 변경되É Ï÷니ö.

@예ÞA
· C73(½상선의 Æ성신생¼)÷ ½프절ü 전÷되õ C77 (½프절의 ÷

ì성 및 상세불명의 Æ성신생¼)ü 진단된 경우Õ÷ C73(½상선의 
Æ성신생¼)Õ õ당Ý는 질병으ü 봅니ö

· C50(ç방의 Æ성신생¼)÷ 폐ü 전÷되õ C78.0(폐의 ÷ì성 Æ성
신생¼)ü 진단된 경우Õ÷ C50(ç방의 Æ성신생¼)Õ õ당Ý는 질
병으ü 봅니ö.

· C16(위의 Æ성신생¼)÷ 뇌ü 전÷되õ C79.3(뇌 및 뇌ú의 ÷ì성 
Æ성신생¼)ü 진단된 경우Õ÷ C16(위의 Æ성신생¼)Õ õ당Ý는 
질병으ü 봅니ö.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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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ø(ö빈Þü봇ØÚà의 정의) 
d ÷ û별þ관ÕÝ<ö빈Þü봇ØÚà=÷ÿ ý은<û정Ø=의 ÊÙÉ인 

Þ료를 »É으ü Å래의 Ú¬ßüÕ õ당Ý는 Úà을 한 경우를 말þ니ö.
내용 수가코드

ü봇 üø Úà[ÞàÞ ÍÖ재료 ÿý] 
– ö빈Þ 기기da Vinciⓡ QZ961

@용õ풀÷A
ö빈Þü봇ØÚà÷란 Ø의 ÊÙÉ인 Þ료를 »É으ü ö빈Þ(da 
Vinci)기기를 ÷용Ýí ÞÝ는 Úà을 말þ니ö. 
(내Þ경 및 Úà용 기í 등을 ö빈Þ(da Vinci)기기 팔Õ ì정Ýì, Ú
à×¬ ø정장Þ를 Ø동Ýí Úà÷í¬ 환×와 ÊÙ ÙÎÝ는 Úà)   

e 제1항의<ö빈Þü봇ØÚà=은 진료비세부내îÝ상 ü건ýÉ부ÕÝ ì
ÞÝ는<건½ü험 Þ위 ¯í∙비¯í »ý 및 ¯í 상대¬ÞØÚ=ÕÝ 
정한 Ú¬ßü 기준을 따르며, ÷ û별þ관 체결 ÞØ ÷후 ü건ýÉ부
ÕÝ ìÞÝ는<건½ü험 Þ위 ¯í·비¯í »ý표 및 ¯í 상대¬ÞØ
Ú=¼정Õ 따ÿ Ú¬ßü¬ 변경된 경우Õ는 ¼정된 기준을 É용þ니ö.

f 제1항Õ÷ 불íÝì ÷ û별þ관ÕÝ ü장Ý는<ö빈Þü봇ØÚà=당Þ
의<건½ü험 Þ위 ¯í·비¯í »ý표 및 ¯í 상대¬ÞØÚ=Õ 따ÿ 
ü험® É¯í부¬ 판단된 경우, ÷후<건½ü험 Þ위 ¯í·비¯í »ý
표 및 ¯í 상대¬ÞØÚ=¼정으ü ¯íÞ료 판정÷ 변경되더ÿ÷ ÷ 
û별þ관ÕÝ ü장Ý는<ö빈Þü봇ØÚà=õ당 í부를 öÞ 판단ÝÉ 
Ï÷니ö.

g 제1항의 Ú¬ßü를 ¿É ÏÝ음Õ÷ 불íÝì, Úà기ýÉ상 ö빈Þ(da 
Vinci)기기를 ÷용Ýí Úà을 ÝÆ음을 ×인할 Ú 있는 경우<ö빈Þü
봇ØÚà=을 ¿은 것으ü 봅니ö.

제5ø(Úà의 정의와 장Í)
d ÷ û별þ관ÕÝ ÿÚàĀ÷ÿ ý은 병원 또는 의원의 의ì의 면허를 ¬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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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Ý ÿ의ìĀÿ þ니ö)Õ 의Ýí Þ료¬ 필ÖÝöì 인정된 경우üÝ 
의료기관ÕÝ 의ì의 관½ ÝÕ Þ료를 ÊÙÉ인 »É으ü 의료기í를 
ì용Ýí 생체(⽣Ü)Õ 절단(切斷, û정부위를 잘ÿ내는 것), 절제(切除, 
û정부위를 잘ÿ Çå는 것) 등의 øØ(操作)을 ¬Ý는 것을 말þ니ö.

e 제1항의 ÿÚàĀÕ는 ü건ýÉ부 산Ý 신의료기à평¬위원Þ(향후 제÷변
경ÞÕ는 동 위원Þ와 동ÿ한 기·을 ÚÞÝ는 기관)ü부ñ Í전성ü Þ
료효ü를 인정¿은 최신 Úà기½÷ ÿý½니ö.

@신의료기à평¬위원ÞA
의료½ 제54ø(신의료기à평¬위원Þ의 설Þ 등)Õ 의거 설Þ된 위원
ÞüÝ 신의료기àÕ 관한 최ì의 î의기í를 말þ니ö.   

f 제1항의 Úà은 ×Ý 등ÕÝ Þ료¬ 곤란Ýí 의료½ 제3ø(의료기관) 
제2항Õ 정한 î내의 병원, 의원 또는 î외의 의료관련½ÕÝ 정한 의료
기관ÕÝ Þ한 것Õ 한þ니ö.

g 제1항의<Úà=은<항Ø방ì선Þ료=와<항Øþ¼Þ료=는 제외þ니ö.
h 제4항의<항Ø방ì선Þ료=ÿ ý은 방ì선종양Þü 전문의 ×증을 ¬

진×¬ 피ü험×의 Ø의 ÊÙÉ인 Þ료를 »É으ü ìÕ너É 전½ 방ì
선(ionizing radiation)을 øìÝí Ø세ÿ를 ý÷는 Þ료½을 말þ니ö.

i 제4항의<항Øþ¼Þ료=ÿ ý은 õ당 진료ü»의 전문의 ×증을 ¬진
×¬ 피ü험×의 Ø의 ÊÙÉ인 Þ료를 »É으ü ÖÞÖ½ 또는 면îÖ
½Õ 의õ 항Øþ¼을 þíÝí Þ료Ý는 것을 말þ니ö.

j 제1항의 ÚàÕÝ Å래  þ의 ì항은 제외þ니ö.
   1. ø인(吸引, üì기 등으ü 빨Åø÷는 것)
   2. 천×(穿刺, ¼늘 또는 관을 꽂Å 체æㆍøÊ을 뽑Å내거  ̧ þ¼을 ü

ÉÝ는 것)등의 øÞ
   3. 신경(神經) ì단(NERVE BLOCK)
   4. û용성형 »É의 Úà
   5. 피È(避妊) »É의 Úà
   6. 검ì 및 진단을 위한 Úà(생검(生檢), ý½경검ì(ú腔鏡檢査) 등)
   7. 기Ð Úà의 정의Õ õ당ÝÉ Ï는 Þ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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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Ð Úà의 정의Õ õ당ÝÉ Ï는 Þà(예Þ)A
- 절¼, ¼농 또는 ÷관ýÉà
- ÝÉ정þ류 관련 ìü파/À÷È정þ폐쇄à
- IPL(Intense Pulsed Light) : Å÷피엘 À÷È Þà
- Ý간판 관련 경ú외 신경ì단à, ìü파 열Þ료à
- Þ, ÞÚ, Þ은, Þ근, Þø골의 ÜÞ
- 기Ð ÷와 çì한 Þà
 ※ 본 Þàø은 Úà의 정의Õ õ당ÝÉ Ï는 Þà의 예Þü, 예ÞÕ 

기재되õ 있É Ïö Ý더ÿ÷ Úà의 정의Õ õ당ÝÉ Ï는 경우 
ü상되É Ï÷니ö.

  

     
제6ø(ü험®을 É¯ÝÉ Ï는 ìç)
÷ û별þ관의 ü험®을 É¯ÝÉ Ï은 ìç는 ü통þ관 제5ø(ü험®을 É
¯ÝÉ Ï는 ìç) 제1항을 따¾니ö.

제7ø(ü험®의 청í)
d ü험Úø×는 ö음의 Ý류를 제출Ýì ü험®을 청íÝíý þ니ö.
   1. 청íÝ(Þì 양ß)
   2. ìì증명Ý(진단Ý, 진료비세부내îÝ(건½ü험îì평¬원진료Ú¬ß

ü(EDI) 필Ú 기재), 진료기ý부(검ì기ýÉ, Úà기ýÉ ÿý), Úà
×인Ý 등)

   3. 신분증(ü민등ý증÷  ̧ 운전면허증 등 본인È을 ×인할 Ú 있는 ì진
÷ 붙은 정부기관ÕÝ ÀÞ한 신분증, 본인÷ Å닌 경우Õ는 본인의 
인¼증명Ý 또는 본인Ý명ìä×인Ý ÿý)

   4. 기Ð ü험Úø×¬ ü험®의 ÚÁÕ 필ÖÝí 제출Ý는 Ý류
e 제1항 제2þ의 ìì증명Ý는 의료½ 제3ø(의료기관)ÕÝ 규정한 î내의 

병원÷  ̧ 의원 또는 î외의 의료관련½ÕÝ 정한 의료기관ÕÝ À¯한 
것÷õý þ니ö.

제8ø(û별þ관의 무효)
ü통þ관 제20ø(계þ의 무효)Õ 정한 ì항 ÷외Õ÷ 피ü험×¬ ÷ û별þ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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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의 ü험계þÿü부ñ 제1ø(ü험®의 É¯ìç) 제2항ÕÝ 정한 ü장¼Þ
ÿ 전ÿ ÷전Õ<û정Ø=으ü 진단×정 되는 경우Õ는 ÷ û별þ관은 무효
ü Ý며 ÷û ¹É한 ÷ û별þ관의 ü험료를 돌¼ü¾니ö. 
ö만, Þì의 ì의 또는 üäü û별þ관÷ 무효ü 된 경우와 Þì¬ 승¹ 
전Õ 무효È을 알Ý거  ̧ 알 Ú 있É음Õ÷ ü험료를 반환ÝÉ Ï은 경우Õ
는 ü험료를 ¹É한 날의 ö음날부ñ 반환ÿ까É의 기간Õ 대Ýí Þì는 
ü험계þ대출÷율을 연단위 ý½ü 계산한 ®æ을 더Ýí 돌¼ ü¾니ö.

제9ø(ü험료의 ¹É을 연체Ýí õÉ된 계þ의 부활(효½Þý))
부활(효½Þý)되는 ÷ û별þ관의 ü장¼Þ는 ü통þ관 제28ø(ü험료의 
¹É을 연체Ýí õÉ된 계þ의 부활(효½Þý))을 따¾니ö. ÷ 경우 부활
(효½Þý)ÿ을 ü험계þÿü Ýí 제1ø(ü험®의 É¯ìç) 제2항의 ü장
¼Þÿ을 É용þ니ö.

제10ø(û별þ관의 갱신)
÷ û별þ관은 제÷성 û별þ관<5-6. ×동갱신 É용대상 û별þ관=Õ 따
ÿ 갱신½니ö.

제11ø(û별þ관의 Í멸)
d 제1ø(ü험®의 É¯ìç)의 ö빈Þü봇ØÚà비(û정Ø)(최Í1Þ한)을 

É¯한 때Õ는 ý 손õü상의 원인÷ 생긴 때부ñ ÷ û별þ관은 Í멸되
며, ÷ û별þ관의 õþ환¯®을 É¯ÝÉ Ï÷니ö.

e 피ü험×¬ ÷ û별þ관의 ü험기간 중Õ ìý한 경우Õ÷ ÷ û별þ관
은 ý 때부ñ 효½÷ Ç으며, ÷ 경우<ü험료 및 õþ환¯® 산출방½
Ý=ÕÝ 정Ý는 ¼Õ 따ÿ Þì¬ É¾한 ìý 당Þ ÷ û별þ관의 계
þ×É¾æ 및 û경üü험료를 É¯þ니ö.

f 제2항의 계þ×É¾æ É¯ìç¬ À생한 경우 계þ×는 ü통þ관 제7ø
(ü험®의 청í) 제1항의 Ý류 중 계þ×É¾æ É¯ü 관련된 Ý류를 
제출Ýì 계þ×É¾æ을 청íÝíý þ니ö. 계þ×É¾æ의 É¯절ì
는 ü통þ관 제8ø(ü험®의 É¯절ì)의 규정을 따르며, É¯기ÿ의 ö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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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 날부ñ É¯ÿ까É의 기간Õ 대한 ÷×의 계산은 ü험계þ대출÷율을 
연단위 ý½ü 계산þ니ö.

제12ø(준용규정)
÷ û별þ관ÕÝ 정ÝÉ Ï은 ì항은 ü통þ관을 따¾니ö.

4-10. 갱신형 중증질환×(암)산정특례대상(최Í1회한)(355간편¬È)ü장 특별약관

※ 갱신형 중증질환×(Ø)산정û례대상(최Í1Þ한)(355간편¬É)ü장 
û별þ관은 Å래의 4¼의 세부ü장으ü í성되õ 있÷니ö.

   · 갱신형 중증질환× Ø(çìØ및13대û정Ø제외)산정û례대상(최
Í1Þ한)(355간편¬É)ü장

   · 갱신형 중증질환× 10대û정Ø산정û례대상(최Í1Þ한)(355간편
¬É)ü장

   · 갱신형 중증질환× 3대û정Ø(생ß기및ÍæØ)산정û례대상(최Í
1Þ한)(355간편¬É)ü장

   · 갱신형 중증질환× çìØ및양성신생¼산정û례대상(최Í1Þ한) 
(355간편¬É)ü장

  

제1ø(ü험®의 É¯ìç)
d Þì는 ü험증권Õ 기재된 피ü험×¬ ÷ û별þ관의 ü험기간 중Õ 제3

항ÕÝ 정한 ü장¼Þÿ ÷후Õ<중증질환×(Ø) 산정û례대상 질병=으
ü 진단 ×정되ì, ý 질병을 ÊÙÉ인 원인으ü<중증질환×(Ø) 산정û
례대상=으ü<산정û례 신규등ý=된 경우Õ는 Å래 þÕÝ 정한 ü
장Õ 따ÿ õ당 ü장별 É¯®æ을  최Í1ÞÕ 한Ýí 중증질환×
(Ø) 산정û례대상 ü험®으ü ü험Úø×Õ게 É¯þ니ö.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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í  분

지¯®æ

최초계약

갱신계약계약일로부터
1년 미만

계약일로부터
1년 이상

1. 중증질환× Ø(çìØ
및13대û정Ø제외)

   산정û례대상
(최Í1Þ한)ü장

÷ ü장 
ü험¬É®æ

의 50%

÷ ü장 
ü험¬É®æ의 

100%

÷ ü장 
ü험¬É®æ의 

100%

2. 중증질환× 10대û정
Ø 산정û례대상
(최Í 1Þ한)ü장

÷ ü장 
ü험¬É®æ

의 50%

÷ ü장 
ü험¬É®æ의 

100%

÷ ü장 
ü험¬É®æ의 

100%
3. 중증질환× 3대û정Ø

(생ß기및ÍæØ)
   산정û례대상

(최Í1Þ한)ü장

÷ ü장 
ü험¬É®æ

의 50%

÷ ü장 
ü험¬É®æ의 

100%

÷ ü장 
ü험¬É®æ의 

100%
4. 중증질환× çìØ및

양성신생¼ 
산정û례대상
(최Í1Þ한)ü장

÷ ü장 
ü험¬É®æ

의 50%

÷ ü장 
ü험¬É®æ의 

100%

÷ ü장 
ü험¬É®æ의 

100%

e 제1항의 중증질환×(Ø) 산정û례대상 ü험®은<중증질환×(Ø) 산정û
례대상=Õ õ당되õ íÿ 번 등ý되더ÿ÷ 제1항 제1þ 내É 제4þÕ
Ý 정한  ü장별ü 최Í 1ÞÕ 한Ýí É¯þ니ö.

f 제1항 제1þ 내É 제3þ의<ü장¼Þÿ=은 ÷ û별þ관의 ü험계þÿ
부ñ ý 날을 ÿýÝí 90ÿ÷ É난날의 ö음날ü Ý며, 제1항 제4þ의 
ü장¼Þÿ은 ü험계þÿü þ니ö. ÷ 경우 ü험계þÿ은 ÷ û별þ관
의 제1Þ ü험료를 ¿은 날ü þ니ö.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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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증질환×(Ø) 산정û례대상 ü장¼Þÿ [예Þ]A
1. 중증질환× Ø(çìØ및13대û정Ø제외)산정û례대상(최Í1Þ한)ü장
2. 중증질환× 10대û정Ø산정û례대상(최Í1Þ한)ü장
3. 중증질환× 3대û정Ø(생ß기및ÍæØ)산정û례대상(최Í1Þ한)ü장

90ÿ ü장 제외 ü험¬É®æ의 100%ü험¬É®æ의 50%
±   ±   ±

최Í계þÿ
(2024년 10월 1ÿ)

ü장 ¼Þÿ
(2024년 12월 30ÿ)

1년 경üÞØ
(2025년 10월 1ÿ) 

4. 중증질환× çìØ및양성신생¼산정û례대상(최Í1Þ한)ü장

ü험¬É®æ의 100%ü험¬É®æ의 50%
±   ±    

 최Í계þÿ(ü장¼Þÿ)
 (2024년 10월 1ÿ)

1년 경üÞØ
(2025년 10월 1ÿ)

g 제3항Õ÷ 불íÝì 갱신계þ의 ü장¼Þÿ은 ÷ û별þ관의 갱신ÿü 
þ니ö.

제2ø(ü험®의 É¯Õ 관한 세부규정)
d ü험Úø×와 Þì¬ 제1ø(ü험®의 É¯ìç)의 ü험® É¯ìçÕ 대

õ þ의ÝÉ 못할 때는 ü험Úø×와 Þì¬ ý께 제3×를 정Ýì ý 제
3×의 의견Õ 따를 Ú 있÷니ö. 제3×는 의료½ 제3ø(의료기관)Õ 규
정한 종þ병원 ÍÎ 전문의 중Õ 정Ý며, ü험® É¯ìç 판정Õ ü는 
의료비용은 Þì¬ 전æ 부öþ니ö.

e Þì는 피ü험×¬ 부정한 방½ 등으ü 산정û례대상÷ 되õ ½ÁÕ 따
ÿ<중증질환×(Ø) 산정û례대상=등ý÷ 취Í되는 경우Õ는 제1ø(ü
험®의 É¯ìç)ÕÝ 정한 중증질환×(Ø) 산정û례대상(최Í1Þ한) ü
험®을 É¯ÝÉ Ï÷니ö.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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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ø(중증질환×(Ø) 산정û례대상 등의 정의)
d ÷ û별þ관ÕÝ<중증질환×(Ø) 산정û례대상=÷ÿ ý은<중증질환×

(Ø) 산정û례대상 질병=으ü@별표36A중증질환×(Ø) 산정û례대상 
분류표ÕÝ 정한 산정û례대상Õ õ당Ý는 경우를 말þ니ö.

e ÷ û별þ관ÕÝ<중증질환×(Ø) 산정û례대상 질병=÷ÿ ý은@별표
36-1A중증질환×(Ø) 산정û례대상 질병 분류표ÕÝ 정한 질병을 말þ
니ö. ö만, 전Ø(前癌)상Ü(Ø으ü 변Ý기 ÷전 상Ü)(Premalignant 
condition or condition with malignant potential)는 제외Ý며,<Ø=Õ 
대한 진단은 원À부위(최Í À생한 부위)를 기준으ü 진단 ×정된 경우
Õ 한þ니ö.

@ç의ì항A
한î표준질병·ì인분류 ÉîÝ의 'ìý 및 질병÷환의 분류번þ부í를 
위한 선정준ßü Éî'Õ 따ÿ C77~C80(불명×한, ÷ì성 및 상세불
명 부위의 Æ성신생¼(Ø))의 경우 ÿì성 Æ성신생¼(Ø)÷ ×인되는 
경우Õ는 원À부위(최Í À생한 부위)를 기준으ü 분류þ니ö. ö만, 
÷ 경우Õ÷ ÷ì성 및 상세불명 부위의 Æ성신생¼(Ø)(C77~C80)의 
진단×정 ÞØ은 원ÀØ 진단×정 ÞØ으ü 변경되É Ï÷니ö.   

@예ÞA
· C73(½상선의 Æ성신생¼)÷ ½프절ü 전÷되õ C77 (½프절의 ÷

ì성 및 상세불명의 Æ성신생¼)ü 진단된 경우Õ÷ C73(½상선의 
Æ성신생¼)Õ õ당Ý는 질병으ü 봅니ö

· C50(ç방의 Æ성신생¼)÷ 폐ü 전÷되õ C78.0(폐의 ÷ì성 Æ성
신생¼)ü 진단된 경우Õ÷ C50(ç방의 Æ성신생¼)Õ õ당Ý는 질
병으ü 봅니ö.

· C16(위의 Æ성신생¼)÷ 뇌ü 전÷되õ C79.3(뇌 및 뇌ú의 ÷ì성 
Æ성신생¼)ü 진단된 경우Õ÷ C16(위의 Æ성신생¼)Õ õ당Ý는 
질병으ü 봅니ö.

f 제2항의<중증질환×(Ø) 산정û례대상 질병=의 진단×정은 병½ 또는 
진단검ì의Þ의 전문의 ×증을 ¬진 ×Õ 의Ýí 내¼져ý Ý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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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단은 øÊ(fixed tissue)검ì, û세¼늘ø인검ì(fine needle 
aspiration) 또는 혈æ(hemic system)검ìÕ 대한 현û경 Í견을 기Íü 
Ýíý þ니ö. ÷ 경우<중증질환×(Ø) 산정û례대상 질병=의 진단×
정 ÞØ은 상기 검ìÕ 의한 결üüì ÞØ으ü þ니ö. ýÿ  ̧ 상기Õ 
의한 진단÷ ¬·ÝÉ Ï을 때Õ는 피ü험×¬<Ø=으ü 진단 또는 Þ
료를 ¿ì 있음을 증명할 만한 문ÝÖ된 기ý 또는 증거¬ 있õý þ니ö.

@상기Õ 의한 진단÷ ¬·ÝÉ Ï을 때 [예Þ]A
· 피ü험×¬ øÊ검ì 등 병½ÞÉ 검ì를 ¿을 íçÇ÷ ¯Î한 병

증 ÆÖü ìý한 경우
· 종양의 À생부위 및 피ü험×의 신체상Ü 등의 ÷çü øÊ을 Ý출

Ý는 경우 생명의 위험을 Í래할 Ú 있õ 병½ÞÉ 검ì를 ÞÞ할 
Ú Ç는 경우   

g 제1항Õ÷ 불íÝì 8본인ÿ부부ö® 산정û례Õ 관한 기준9 ¼정으ü 
산정û례É용기준÷ 변경되더ÿ÷ 제1ø(ü험®의 É¯ìç) 제1항의 É
¯ìç À생 당Þ의 8본인ÿ부부ö® 산정û례Õ 관한 기준9Õ 따ÿ ÷
û ü험® É¯í부¬ 판단된 경우Õ는 ÷를 öÞ 판단ÝÉ Ï÷니ö.

@용õ풀÷A
본인ÿ부부ö® 산정û례제÷란 î민건½ü험½ 제44ø(비용의 ÿ부
부ö) 동½ ÞÞÁ 제19ø(비용의 본인부ö)제1항 별표2 및 의료¯í
½ 제10ø(¯í비용의 본인부ö) 동½ ÞÞÁ 제13ø(¯í비용의 본인
부ö) 제1항 별표1Õ 근거Ýí 진료비 본인부ö÷ 높은 중증질환×와 
희귀질환× 등Õ 대Ýí 외래 또는 É원진료비 본인부ö률을 경¼õ
ü는 제÷   

@중증질환×(Ø) 산정û례대상 등ý신청 절ìA
<중증질환×(Ø) 산정û례대상=Õ õ당Ý는 ì¿은 의ì¬ 산정û례 
대상질환으ü ×진한 경우 8건½ü험 산정û례 등ý 신청Ý9를 Ø성Ý
í 건½ü험공단 Éì 또는 Ö양기관(EDI 대Þ)Õ 등ý 신청þ니ö.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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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ø(산정û례 신규등ý의 정의)
d ÷ û별þ관ÕÝ<산정û례 신규등ý=÷ÿ ý은 ü험기간 중Õ 8본인ÿ

부부ö® 산정û례Õ 관한 기준9 제7øÕ 의õ 건½ü험 산정û례 등ý
신청Ý를 î민건½ü험공단 또는 Ö양기관Õ 제출Ýí 산정û례대상으ü 
등ý된 경우를 말þ니ö.

e 제1항Õ÷ 불íÝì, 8본인ÿ부부ö® 산정û례Õ 관한 기준9 제8øÕ 의
한 산정û례 재등ý은 ü장ÕÝ 제외þ니ö.

@중증질환×(Ø) 산정û례 재등ýA
1. ½ÁÕÝ 정한 중증질환× Ø 산정û례기간(5년) 종료ÞØÕ 잔존

Ø, 전÷Ø÷ 있거 ,̧ Ý¬ü 재À÷ ×인되는 경우üÝ ØøÊ의 
제거·Í멸을 »É으ü Úà, 방ì선·þ르몬 등의 항ØÞ료 중인 경
우÷거 ,̧ 항Ø제를 계ÎÝí þí 중인 Ø환×는 산정û례 종료예
정ÿ 3¼월 전부ñ 산정û례 재등ý을 할 Ú 있÷니ö.

2. Ø 재등ý ÞÕ÷ Ø 산정û례 등ý기준을 충ùõý Ý며, 등ý기
준 û충ù ÞÕ는 등ý기준 예외É용 기준을 충ùÝ는 경우Õ만 
재등ý ¬·þ니ö.

  

  
제5ø(ü험®을 É¯ÝÉ Ï는 ìç)
÷ û별þ관의 ü험®을 É¯ÝÉ Ï은 ìç는 ü통þ관 제5ø(ü험®을 É
¯ÝÉ Ï는 ìç) 제1항을 따¾니ö.

제6ø(ü험®의 청í)
d ü험Úø×는 ö음의 Ý류를 제출Ýì ü험®을 청íÝíý þ니ö.
   1. 청íÝ(Þì 양ß)
   2. ìì증명Ý, 산정û례 등ýí부를 ×인할 Ú 있는 Ý류(진단Ý(상병

명, 상병ßü, û정기þ, 산정û례É용기간, Úà명, Ú¬ßü 등 기
É), 건½ü험 산정û례 등ý 신청Ý ì본, 진료비계산ÝÇÚ증(산정
û례É용ÇÚ증), 진료기ý부(검ì기ýÉ ÿý) 등)

   3. 신분증(ü민등ý증÷  ̧ 운전면허증 등 본인È을 ×인할 Ú 있는 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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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붙은 정부기관ÕÝ ÀÞ한 신분증, 본인÷ Å닌 경우Õ는 본인의 
인¼증명Ý 또는 본인Ý명ìä×인Ý ÿý)

   4. 기Ð ü험Úø×¬ ü험®의 ÚÁÕ 필ÖÝí 제출Ý는 Ý류
e 제1항 제2þ의 ìì증명Ý는 의료½ 제3ø(의료기관)ÕÝ 규정한 î내의 

병원÷  ̧ 의원 또는 î외의 의료관련½ÕÝ 정한 의료기관ÕÝ À¯한 
것÷õý þ니ö.

제7ø(û별þ관의 갱신)
÷ û별þ관은 제÷성 û별þ관<5-6. ×동갱신 É용대상 û별þ관=Õ 따
ÿ 갱신½니ö.

제8ø(û별þ관의 무효)
ü통þ관 제20ø(계þ의 무효)Õ 정한 ì항 ÷외Õ÷ 피ü험×¬ ÷ û별þ
관의 ü험계þÿü부ñ 제1ø(ü험®의 É¯ìç) 제3항ÕÝ 정한 ü장¼Þ
ÿ 전ÿ ÷전Õ Å래 þÕÝ 정한 ü장별 õ당 질병으ü 진단 ¿은 경우
Õ는 õ당 ü장 û별þ관은 무효ü Ý며 ÷û ¹É한 ÷ û별þ관의 ü험료
를 돌¼ü¾니ö. 
ö만, Þì의 ì의 또는 üäü û별þ관÷ 무효ü 된 경우와 Þì¬ 승¹ 
전Õ 무효È을 알Ý거  ̧ 알 Ú 있É음Õ÷ ü험료를 반환ÝÉ Ï은 경우Õ
는 ü험료를 ¹É한 날의 ö음날부ñ 반환ÿ까É의 기간Õ 대Ýí Þì는 
ü험계þ대출÷율을 연단위 ý½ü 계산한 ®æ을 더Ýí 돌¼ ü¾니ö.

í 분 해당 질병

1. 중증질환× Ø(çìØ및13대û정Ø제외)
산정û례대상(최Í1Þ한)ü장

Ø
(çìØ 및 13대û정Ø 제외)

2. 중증질환× 10대û정Ø산정û례대상
(최Í1Þ한)ü장 10대û정Ø

3. 중증질환× 3대û정Ø(생ß기및ÍæØ)
산정û례대상(최Í1Þ한)ü장

3대û정Ø
(생ß기 및 Íæ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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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ø(ü험료의 ¹É을 연체Ýí õÉ된 계þ의 부활(효½Þý))
부활(효½Þý)되는 ÷ û별þ관의 ü장¼Þ는 ü통þ관 제28ø(ü험료의 
¹É을 연체Ýí õÉ된 계þ의 부활(효½Þý))을 따¾니ö. ÷ 경우 부활
(효½Þý)ÿ을 ü험계þÿü Ýí 제1ø(ü험®의 É¯ìç) 제3항의 ü장
¼Þÿ을 É용þ니ö.

제10ø(û별þ관의 Í멸)
d 제1ø(ü험®의 É¯ìç) 제1항 제1þÕÝ 정한 중증질환× Ø(çìØ

및13대û정Ø제외)산정û례대상(최Í1Þ한)ü장 ü험®을 É¯한 경우Õ
는 ý 손õü상의 원인÷ 생긴 때부ñ õ당 ü장 û별þ관은 Í멸되며, 
÷ ü장 û별þ관의 õþ환¯®을 É¯ÝÉ Ï÷니ö.

e 제1ø(ü험®의 É¯ìç) 제1항 제2þÕÝ 정한 중증질환× 10대û정Ø
산정û례대상(최Í1Þ한)ü장 ü험®을 É¯한 경우Õ는 ý 손õü상의 
원인÷ 생긴 때부ñ õ당 ü장 û별þ관은 Í멸되며, ÷ ü장 û별þ관
의 õþ환¯®을 É¯ÝÉ Ï÷니ö.

f 제1ø(ü험®의 É¯ìç) 제1항 제3þÕÝ 정한 중증질환× 3대û정Ø
(생ß기및ÍæØ)산정û례대상(최Í1Þ한)ü장 ü험®을 É¯한 경우Õ
는 ý 손õü상의 원인÷ 생긴 때부ñ õ당 ü장 û별þ관은 Í멸되며, 
÷ ü장 û별þ관의 õþ환¯®을 É¯ÝÉ Ï÷니ö.

g 제1ø(ü험®의 É¯ìç) 제1항 제4þÕÝ 정한 중증질환× çìØ및양
성신생¼산정û례대상(최Í1Þ한)ü장 ü험®을 É¯한 경우Õ는 ý 손
õü상의 원인÷ 생긴 때부ñ õ당 ü장 û별þ관은 Í멸되며, ÷ ü장 
û별þ관의 õþ환¯®을 É¯ÝÉ Ï÷니ö.

h 제1ø(ü험®의 É¯ìç) 제1항 제1þ 내É 제4þÕÝ 정한 ü험®을 
º두 É¯한 경우Õ는 ùÉú É¯ìç의 원인÷ 생긴 때부ñ ÷ û별þ
관은 Í멸½니ö. ÷ 경우 Þì는 ÷ û별þ관의 õþ환¯®을 É¯ÝÉ 
Ï÷니ö.

i 피ü험×¬ ü험기간 중Õ ìý한 경우Õ는 ÷ û별þ관은 Í멸되며,
<ü험료 및 õþ환¯® 산출방½Ý=ÕÝ 정Ý는 ¼Õ 따ÿ Þì¬ É
¾한 ìý당Þ ÷ û별þ관의 계þ×É¾æ 및 û경üü험료를 É¯þ니ö.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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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 제6항의 계þ×É¾æ É¯ìç¬ À생한 경우 계þ×는 ü통þ관 제7ø
(ü험®의 청í) 제1항의 Ý류 중 계þ×É¾æ É¯ü 관련된 Ý류를 
제출Ýì 계þ×É¾æ을 청íÝíý þ니ö. 계þ×É¾æ의 É¯절ì
는 ü통þ관 제8ø(ü험®의 É¯절ì)의 규정을 따르며, É¯기ÿ의 ö
음 날부ñ É¯ÿ까É의 기간Õ 대한 ÷×의 계산은 ü험계þ대출÷율을 
연단위 ý½ü 계산þ니ö.

제11ø(준용규정)
÷ û별þ관ÕÝ 정ÝÉ Ï은 ì항은 ü통þ관을 따¾니ö.

4-11. 갱신형 중증질환(뇌혈관)산정특례대상(최Í1회한)(355간편¬È)ü장 특별약관

제1ø(ü험®의 É¯ìç)
d Þì는 ü험증권Õ 기재된 피ü험×¬ ÷ û별þ관의 ü험기간 중Õ 상

õ 또는 진단 ×정된 질병으ü<중증질환× 뇌혈관질환 산정û례대상=
으ü 등ý된 경우Õ는 최Í1ÞÕ 한Ýí Å래ÕÝ 정한 ®æ을 ü험Úø
×Õ게 É¯þ니ö.

   1. 상õü 중증질환× 뇌혈관질환 산정û례대상으ü 등ý된 경우

í  분
지¯®æ

최초계약 갱신계약

중증질환(뇌혈관)산정û례대상
(최Í1Þ한)

÷ û별þ관 ü험¬É®æ의 
100%

   2. 질병으ü 중증질환× 뇌혈관질환 산정û례대상으ü 등ý된 경우

í  분

지¯®æ
최초계약

갱신계약계약일로부터 
1년 미만

계약일로부터 
1년 이상

중증질환(뇌혈관)
산정û례대상(최Í1Þ한)

÷ û별þ관 
ü험¬É®æ의 

50%

÷ û별þ관 
ü험¬É®æ의 

100%

÷ û별þ관 
ü험¬É®æ의 

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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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증질환× 뇌혈관질환 1산정û례 등ý신청 절ì 및 É용기간A
·<중증질환× 뇌혈관질환 산정û례대상=Õ õ당Ý는 ì¿은 별÷의 

등ý절ì Ç÷ 병원ï의 Ö양¯í비 청í만으ü 산정û례¬ É용½
니ö.

· 중증질환× 뇌혈관질환의 산정û례는 É용기간÷ 짧은 Ø을 ¼ÍÝ
í 별÷의 ×전환 및 산정û례 등ý Ç÷ ×동등ý÷ 되며, 등ý

e 제1항의 중증질환(뇌혈관)산정û례대상(최Í1Þ한) ü험®은<중증질환× 
뇌혈관질환 산정û례대상=Õ õ당되õ íÿ 번 등ý되더ÿ÷ 최Í 1Þ
Õ 한Ýí É¯þ니ö.

제2ø(ü험®의 É¯Õ 관한 세부규정)
d ü험Úø×와 Þì¬ 제1ø(ü험®의 É¯ìç)의 ü험® É¯ìçÕ 대

õ þ의ÝÉ 못할 때는 ü험Úø×와 Þì¬ ý께 제3×를 정Ýì ý 제
3×의 의견Õ 따를 Ú 있÷니ö. 제3×는 의료½ 제3ø(의료기관)Õ 규
정한 종þ병원 ÍÎ 전문의 중Õ 정Ý며, ü험® É¯ìç 판정Õ ü는 
의료비용은 Þì¬ 전æ 부öþ니ö.

e Þì는 피ü험×¬ 부정한 방½ 등으ü 산정û례대상÷ 되õ ½ÁÕ 따
ÿ<중증질환× 뇌혈관질환 산정û례대상=등ý÷ 취Í되는 경우Õ는 제
1ø(ü험®의 É¯ìç)ÕÝ 정한 중증질환(뇌혈관)산정û례대상(최Í1Þ
한) ü험®을 É¯ÝÉ Ï÷니ö.

제3ø(중증질환× 뇌혈관질환 산정û례대상의 정의)
d ÷ û별þ관ÕÝ<중증질환× 뇌혈관질환 산정û례대상=÷ÿ ý은@별

표37A중증질환× 뇌혈관질환 산정û례대상 분류표ÕÝ 정한 산정û례
대상Õ õ당Ý는 경우를 말þ니ö.

e 제1항Õ÷ 불íÝì 8본인ÿ부부ö® 산정û례Õ 관한 기준9 ¼정으ü 
산정û례É용기준÷ 변경되더ÿ÷ 제1ø(ü험®의 É¯ìç) 제1항의 É
¯ìç À생 당Þ의 8본인ÿ부부ö® 산정û례Õ 관한 기준9Õ 따ÿ ÷
û ü험® É¯í부¬ 판단된 경우Õ는 ÷를 öÞ 판단ÝÉ Ï÷니ö.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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Þ 최대 30ÿ간 É용÷ ½니ö. ö만, 뇌혈관질환 산정û례 기간동
Í 재ÚàÞ 재Úàÿü부ñ 최대 30ÿ Ý¬ü 산정û례 É용기간
÷ 늘õ¹니ö.

제4ø(ü험®의 청í)
d ü험Úø×는 ö음의 Ý류를 제출Ýì ü험®을 청íÝíý þ니ö.
   1. 청íÝ(Þì 양ß)
   2. ìì증명Ý, 산정û례 등ýí부를 ×인할 Ú 있는 Ý류(진단Ý(상병

명, 상병ßü, û정기þ, 산정û례É용기간, Úà명, Ú¬ßü 등 기
É), 건½ü험 산정û례 등ý 신청Ý ì본, 진료비계산ÝÇÚ증(산정
û례É용ÇÚ증), 진료기ý부(검ì기ýÉ ÿý) 등)

   3. 신분증(ü민등ý증÷  ̧ 운전면허증 등 본인È을 ×인할 Ú 있는 ì진
÷ 붙은 정부기관ÕÝ ÀÞ한 신분증, 본인÷ Å닌 경우Õ는 본인의 
인¼증명Ý 또는 본인Ý명ìä×인Ý ÿý)

   4. 기Ð ü험Úø×¬ ü험®의 ÚÁÕ 필ÖÝí 제출Ý는 Ý류
e 제1항 제2þ의 ìì증명Ý는 의료½ 제3ø(의료기관)ÕÝ 규정한 î내의 

병원÷  ̧ 의원 또는 î외의 의료관련½ÕÝ 정한 의료기관ÕÝ À¯한 
것÷õý þ니ö.

제5ø(û별þ관의 갱신)
÷ û별þ관은 제÷성 û별þ관<5-6. ×동갱신 É용대상 û별þ관=Õ 따
ÿ 갱신½니ö.

제6ø(û별þ관의 Í멸)
d 제1ø(ü험®의 É¯ìç)ÕÝ 정한 중증질환(뇌혈관)산정û례대상 ü험

®을 É¯한 경우Õ는 ý 손õü상의 원인÷ 생긴 때부ñ ÷ û별þ관은 
Í멸되며, ÷ û별þ관의 õþ환¯®을 É¯ÝÉ Ï÷니ö.

e 피ü험×¬ ü험기간 중Õ ìý한 경우Õ는 ÷ û별þ관은 Í멸되며,<ü
험료 및 õþ환¯® 산출방½Ý=ÕÝ 정Ý는 ¼Õ 따ÿ Þì¬ É¾한 
ìý당Þ ÷ û별þ관의 계þ×É¾æ 및 û경üü험료를 É¯þ니ö.

f 제2항의 계þ×É¾æ É¯ìç¬ À생한 경우 계þ×는 ü통þ관 제7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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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ü험®의 청í) 제1항의 Ý류 중 계þ×É¾æ É¯ü 관련된 Ý류를 
제출Ýì 계þ×É¾æ을 청íÝíý þ니ö. 계þ×É¾æ의 É¯절ì
는 ü통þ관 제8ø(ü험®의 É¯절ì)의 규정을 따르며, É¯기ÿ의 ö
음 날부ñ É¯ÿ까É의 기간Õ 대한 ÷×의 계산은 ü험계þ대출÷율을 
연단위 ý½ü 계산þ니ö.

제7ø(준용규정)
÷ û별þ관ÕÝ 정ÝÉ Ï은 ì항은 ü통þ관을 따¾니ö.

4-12. 갱신형 중증질환(뇌혈관)산정특례대상(연간1회한)(355간편¬È)ü장 특별약관

 
제1ø(ü험®의 É¯ìç)
d Þì는 ü험증권Õ 기재된 피ü험×¬ ÷ û별þ관의 ü험기간 중Õ 상

õ 또는 진단 ×정된 질병으ü<중증질환× 뇌혈관질환 산정û례대상=
으ü 등ý된 경우Õ는 연간1ÞÕ 한Ýí Å래ÕÝ 정한 ®æ을 ü험Úø
×Õ게 É¯þ니ö.

   1. 상õü 중증질환× 뇌혈관질환 산정û례대상으ü 등ý된 경우

í  분
지¯®æ

최초계약 갱신계약

중증질환(뇌혈관)
산정û례대상(연간1Þ한) ÷ û별þ관 ü험¬É®æ의 100%

  2. 질병으ü 중증질환× 뇌혈관질환 산정û례대상으ü 등ý된 경우

í  분

지¯®æ

최초계약

갱신계약계약일로부터 
1년 미만

계약일로부터 
1년 이상

중증질환(뇌혈관)
산정û례대상
(연간1Þ한)

÷ û별þ관 
ü험¬É®æ의 

50%

÷ û별þ관 
ü험¬É®æ의 

100%

÷ û별þ관 
ü험¬É®æ의 

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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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증질환× 뇌혈관질환 산정û례 등ý신청 절ì 및 É용기간A
·<중증질환× 뇌혈관질환 산정û례대상=Õ õ당Ý는 ì¿은 별÷의 

등ý절ì Ç÷ 병원ï의 Ö양¯í비 청í만으ü 산정û례¬ É용½

e 제1항의 중증질환(뇌혈관)산정û례대상(연간1Þ한) ü험®은<중증질환× 
뇌혈관질환 산정û례대상=Õ õ당되õ íÿ 번 등ý되더ÿ÷ 등ý 1Þ
당 연간 1ÞÕ 한Ýí É¯þ니ö.

f 제1항의<연간=÷ÿ ý은 ü험계þÿü부ñ ý1년 단위ü ÷래Ý는 계
þõ당ÿ 전ÿ까É의 기간을 의ûþ니ö.

제2ø(ü험®의 É¯Õ 관한 세부규정)
d ü험Úø×와 Þì¬ 제1ø(ü험®의 É¯ìç)의 ü험® É¯ìçÕ 대

õ þ의ÝÉ 못할 때는 ü험Úø×와 Þì¬ ý께 제3×를 정Ýì ý 제
3×의 의견Õ 따를 Ú 있÷니ö. 제3×는 의료½ 제3ø(의료기관)Õ 규
정한 종þ병원 ÍÎ 전문의 중Õ 정Ý며, ü험® É¯ìç 판정Õ ü는 
의료비용은 Þì¬ 전æ 부öþ니ö.

e Þì는 피ü험×¬ 부정한 방½ 등으ü 산정û례대상÷ 되õ ½ÁÕ 따
ÿ<중증질환× 뇌혈관질환 산정û례대상=등ý÷ 취Í되는 경우Õ는 제
1ø(ü험®의 É¯ìç)ÕÝ 정한 중증질환(뇌혈관)산정û례대상(연간1Þ
한) ü험®을 É¯ÝÉ Ï÷니ö.

제3ø(중증질환× 뇌혈관질환 산정û례대상의 정의)
d ÷ û별þ관ÕÝ<중증질환× 뇌혈관질환 산정û례대상=÷ÿ ý은@별

표37A중증질환× 뇌혈관질환 산정û례대상 분류표ÕÝ 정한 산정û례
대상Õ õ당Ý는 경우를 말þ니ö.

e 제1항Õ÷ 불íÝì 8본인ÿ부부ö® 산정û례Õ 관한 기준9 ¼정으ü 
산정û례É용기준÷ 변경되더ÿ÷ 제1ø(ü험®의 É¯ìç) 제1항의 É
¯ìç À생 당Þ의 8본인ÿ부부ö® 산정û례Õ 관한 기준(ü건ýÉ부 
ìÞ 제2023-286þ, 2024. 1. 1 ÞÞ)9Õ 따ÿ ÷û ü험® É¯í부¬ 
판단된 경우Õ는 ÷를 öÞ 판단ÝÉ Ï÷니ö.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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니ö.
· 중증질환× 뇌혈관질환의 산정û례는 É용기간÷ 짧은 Ø을 ¼ÍÝ

í 별÷의 ×전환 및 산정û례 등ý Ç÷ ×동등ý÷ 되며, 등ý
Þ 최대 30ÿ간 É용÷ ½니ö. ö만, 뇌혈관질환 산정û례 기간동
Í 재ÚàÞ 재Úàÿü부ñ 최대 30ÿ Ý¬ü 산정û례 É용기간
÷ 늘õ¹니ö.

  
제4ø(ü험®의 청í)
d ü험Úø×는 ö음의 Ý류를 제출Ýì ü험®을 청íÝíý þ니ö.
   1. 청íÝ(Þì 양ß)
   2. ìì증명Ý, 산정û례 등ýí부를 ×인할 Ú 있는 Ý류(진단Ý(상병

명, 상병ßü, û정기þ, 산정û례É용기간, Úà명, Ú¬ßü 등 기
É), 건½ü험 산정û례 등ý 신청Ý ì본, 진료비계산ÝÇÚ증(산정
û례É용ÇÚ증), 진료기ý부(검ì기ýÉ ÿý) 등)

   3. 신분증(ü민등ý증÷  ̧ 운전면허증 등 본인È을 ×인할 Ú 있는 ì진
÷ 붙은 정부기관ÕÝ ÀÞ한 신분증, 본인÷ Å닌 경우Õ는 본인의 
인¼증명Ý 또는 본인Ý명ìä×인Ý ÿý)

   4. 기Ð ü험Úø×¬ ü험®의 ÚÁÕ 필ÖÝí 제출Ý는 Ý류
e 제1항 제2þ의 ìì증명Ý는 의료½ 제3ø(의료기관)ÕÝ 규정한 î내의 

병원÷  ̧ 의원 또는 î외의 의료관련½ÕÝ 정한 의료기관ÕÝ À¯한 
것÷õý þ니ö.

제5ø(û별þ관의 갱신)
÷ û별þ관은 제÷성 û별þ관<5-6. ×동갱신 É용대상 û별þ관=Õ 따
ÿ 갱신½니ö.

제6ø(û별þ관의 Í멸)
d 피ü험×¬ ÷ û별þ관의 ü험기간 중Õ ìý한 경우Õ÷ ÷ û별þ관

은 ý 때부ñ 효½÷ Ç으며, ÷ 경우<ü험료 및 õþ환¯® 산출방½
Ý=ÕÝ 정Ý는 ¼Õ 따ÿ Þì¬ É¾한 ìý 당Þ ÷ û별þ관의 계
þ×É¾æ 및 û경üü험료를 É¯þ니ö.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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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 제1항의 계þ×É¾æ É¯ìç¬ À생한 경우 계þ×는 ü통þ관 제7ø
(ü험®의 청í) 제1항의 Ý류 중 계þ×É¾æ É¯ü 관련된 Ý류를 
제출Ýì 계þ×É¾æ을 청íÝíý þ니ö. 계þ×É¾æ의 É¯절ì
는 ü통þ관 제8ø(ü험®의 É¯절ì)의 규정을 따르며, É¯기ÿ의 ö
음 날부ñ É¯ÿ까É의 기간Õ 대한 ÷×의 계산은 ü험계þ대출÷율을 
연단위 ý½ü 계산þ니ö.

제7ø(준용규정)
÷ û별þ관ÕÝ 정ÝÉ Ï은 ì항은 ü통þ관을 따¾니ö. 

4-13. 갱신형 중증질환(심장)산정특례대상(최Í1회한)(355간편¬È)ü장 특별약관

제1ø(ü험®의 É¯ìç)
d Þì는 ü험증권Õ 기재된 피ü험×¬ ÷ û별þ관의 ü험기간 중Õ 상

õ 또는 진단 ×정된 질병으ü<중증질환× î장질환 산정û례대상=으
ü 등ý된 경우Õ는 최Í1ÞÕ 한Ýí Å래ÕÝ 정한 ®æ을 ü험Úø×
Õ게 É¯þ니ö.

   1. 상õü 중증질환× î장질환 산정û례대상으ü 등ý된 경우

í  분
지¯®æ

최초계약 갱신계약

중증질환(î장)산정û례대상
(최Í1Þ한) ÷ û별þ관 ü험¬É®æ의 100%

   2. 질병으ü 중증질환× î장질환 산정û례대상으ü 등ý된 경우

í  분

지¯®æ
최초계약

갱신계약계약일로부터 
1년 미만

계약일로부터 
1년 이상

중증질환(î장)
산정û례대상(최Í1Þ한)

÷ û별þ관 
ü험¬É®æ의 

50%

÷ û별þ관 
ü험¬É®æ의 

100%

÷ û별þ관 
ü험¬É®æ의 

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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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 제1항의 중증질환(î장)산정û례대상(최Í1Þ한) ü험®은<중증질환× 
î장질환 산정û례대상=Õ õ당되õ íÿ 번 등ý되더ÿ÷ 최Í 1ÞÕ 
한Ýí É¯þ니ö.

제2ø(ü험®의 É¯Õ 관한 세부규정)
d ü험Úø×와 Þì¬ 제1ø(ü험®의 É¯ìç)의 ü험® É¯ìçÕ 대

õ þ의ÝÉ 못할 때는 ü험Úø×와 Þì¬ ý께 제3×를 정Ýì ý 
제3×의 의견Õ 따를 Ú 있÷니ö. 제3×는 의료½ 제3ø(의료기관)Õ 
규정한 종þ병원 ÍÎ 전문의 중Õ 정Ý며, ü험® É¯ìç 판정Õ ü
는 의료비용은 Þì¬ 전æ 부öþ니ö.

e Þì는 피ü험×¬ 부정한 방½ 등으ü 산정û례대상÷ 되õ ½ÁÕ 따
ÿ<중증질환× î장질환 산정û례대상=등ý÷ 취Í되는 경우Õ는 제1
ø(ü험®의 É¯ìç)ÕÝ 정한 중증질환(î장)산정û례대상(최Í1Þ한) 
ü험®을 É¯ÝÉ Ï÷니ö.

제3ø(중증질환× î장질환 산정û례대상의 정의)
d ÷ û별þ관ÕÝ<중증질환× î장질환 산정û례대상=÷ÿ ý은@별표

38A중증질환× î장질환 산정û례대상 분류표ÕÝ 정한 산정û례대상
Õ õ당Ý는 경우를 말þ니ö.

@용õ풀÷A
본인ÿ부부ö® 산정û례제÷란 î민건½ü험½ 제44ø(비용의 ÿ부
부ö) 동½ ÞÞÁ 제19ø(비용의 본인부ö)제1항 별표2 및 의료¯í
½ 제10ø(¯í비용의 본인부ö) 동½ ÞÞÁ 제13ø(¯í비용의 본인
부ö) 제1항 별표1Õ 근거Ýí 진료비 본인부ö÷ 높은 중증질환×와 
희귀질환× 등Õ 대Ýí 외래 또는 É원진료비 본인부ö률을 경¼õ
ü는 제÷

e 제1항Õ÷ 불íÝì 8본인ÿ부부ö® 산정û례Õ 관한 기준9 ¼정으ü 
산정û례É용기준÷ 변경되더ÿ÷ 제1ø(ü험®의 É¯ìç) 제1항의 É
¯ìç À생 당Þ의 8본인ÿ부부ö® 산정û례Õ 관한 기준9Õ 따ÿ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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û ü험® É¯í부¬ 판단된 경우Õ는 ÷를 öÞ 판단ÝÉ Ï÷니ö.

@중증질환× î장질환 산정û례 등ý신청 절ì 및 É용기간A
·<중증질환× î장질환 산정û례대상=Õ õ당Ý는 ì¿은 별÷의 등ý

절ì Ç÷ 병원ï의 Ö양¯í비 청í만으ü 산정û례¬ É용½니ö.
· 중증질환× î장질환의 산정û례는 É용기간÷ 짧은 Ø을 ¼ÍÝí 

별÷의 ×전환 및 산정û례 등ý Ç÷ ×동등ý÷ 되며, 등ýÞ 
최대 30ÿ(단, ýè 선천성 î기형질환× 또는 î장÷ßà을 ¿는 
경우 최대 60ÿ)간 É용÷ ½니ö. ö만, î장질환 산정û례 기간동
Í 재ÚàÞ 재Úàÿü부ñ 최대 30ÿ Ý¬ü 산정û례 É용기간
÷ 늘õ¹니ö.

  

제4ø(ü험®의 청í)
d ü험Úø×는 ö음의 Ý류를 제출Ýì ü험®을 청íÝíý þ니ö.
   1. 청íÝ(Þì 양ß)
   2. ìì증명Ý, 산정û례 등ýí부를 ×인할 Ú 있는 Ý류(진단Ý(상병

명, 상병ßü, û정기þ, 산정û례É용기간, Úà명, Ú¬ßü 등 기
É), 건½ü험 산정û례 등ý 신청Ý ì본, 진료비계산ÝÇÚ증(산정
û례É용ÇÚ증), 진료기ý부(검ì기ýÉ ÿý) 등)

   3. 신분증(ü민등ý증÷  ̧ 운전면허증 등 본인È을 ×인할 Ú 있는 ì진
÷ 붙은 정부기관ÕÝ ÀÞ한 신분증, 본인÷ Å닌 경우Õ는 본인의 
인¼증명Ý 또는 본인Ý명ìä×인Ý ÿý)

   4. 기Ð ü험Úø×¬ ü험®의 ÚÁÕ 필ÖÝí 제출Ý는 Ý류
e 제1항 제2þ의 ìì증명Ý는 의료½ 제3ø(의료기관)ÕÝ 규정한 î내의 

병원÷  ̧ 의원 또는 î외의 의료관련½ÕÝ 정한 의료기관ÕÝ À¯한 
것÷õý þ니ö.

제5ø(û별þ관의 갱신)
÷ û별þ관은 제÷성 û별þ관<5-6. ×동갱신 É용대상 û별þ관=Õ 따
ÿ 갱신½니ö.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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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ø(û별þ관의 Í멸)
d 제1ø(ü험®의 É¯ìç)ÕÝ 정한 중증질환(î장)산정û례대상 ü험®

을 É¯한 경우Õ는 ý 손õü상의 원인÷ 생긴 때부ñ ÷ û별þ관은 
Í멸되며, ÷ û별þ관의 õþ환¯®을 É¯ÝÉ Ï÷니ö.

e 피ü험×¬ ü험기간 중Õ ìý한 경우Õ는 ÷ û별þ관은 Í멸되며,
<ü험료 및 õþ환¯® 산출방½Ý=ÕÝ 정Ý는 ¼Õ 따ÿ Þì¬ É¾
한 ìý당Þ ÷ û별þ관의 계þ×É¾æ 및 û경üü험료를 É¯þ니ö.

f 제2항의 계þ×É¾æ É¯ìç¬ À생한 경우 계þ×는 ü통þ관 제7ø
(ü험®의 청í) 제1항의 Ý류 중 계þ×É¾æ É¯ü 관련된 Ý류를 
제출Ýì 계þ×É¾æ을 청íÝíý þ니ö. 계þ×É¾æ의 É¯절ì
는 ü통þ관 제8ø(ü험®의 É¯절ì)의 규정을 따르며, É¯기ÿ의 ö
음 날부ñ É¯ÿ까É의 기간Õ 대한 ÷×의 계산은 ü험계þ대출÷율을 
연단위 ý½ü 계산þ니ö.

제7ø(준용규정)
÷ û별þ관ÕÝ 정ÝÉ Ï은 ì항은 ü통þ관을 따¾니ö.

4-14. 갱신형 중증질환(심장)산정특례대상(연간1회한)(355간편¬È)ü장 특별약관

제1ø(ü험®의 É¯ìç)
d Þì는 ü험증권Õ 기재된 피ü험×¬ ÷ û별þ관의 ü험기간 중Õ 상

õ 또는 진단 ×정된 질병으ü<중증질환× î장질환 산정û례대상=으
ü 등ý된 경우Õ는 연간1ÞÕ 한Ýí Å래ÕÝ 정한 ®æ을 ü험Úø×
Õ게 É¯þ니ö.

  1. 상õü 중증질환× î장질환 산정û례대상으ü 등ý된 경우

í  분
지¯®æ

최초계약 갱신계약

중증질환(î장)산정û례대상
(연간1Þ한)

÷ û별þ관 ü험¬É®æ의 
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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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질병으ü 중증질환× î장질환 산정û례대상으ü 등ý된 경우

í  분

지¯®æ

최초계약

갱신계약계약일로부터 
1년 미만

계약일로부터 
1년 이상

중증질환(î장)
산정û례대상
(연간1Þ한)

÷ û별þ관 
ü험¬É®æ의 

50%

÷ û별þ관 
ü험¬É®æ의 

100%

÷ û별þ관 
ü험¬É®æ의 

100%
e 제1항의 중증질환(î장)산정û례대상(연간1Þ한) ü험®은<중증질환× 

î장질환 산정û례대상=Õ õ당되õ íÿ 번 등ý되더ÿ÷ 등ý 1Þ당 
연간 1ÞÕ 한Ýí É¯þ니ö.

f 제1항의<연간=÷ÿ ý은 ü험계þÿü부ñ ý1년 단위ü ÷래Ý는 계
þõ당ÿ 전ÿ까É의 기간을 의ûþ니ö.

제2ø(ü험®의 É¯Õ 관한 세부규정)
d ü험Úø×와 Þì¬ 제1ø(ü험®의 É¯ìç)의 ü험® É¯ìçÕ 대

õ þ의ÝÉ 못할 때는 ü험Úø×와 Þì¬ ý께 제3×를 정Ýì ý 제
3×의 의견Õ 따를 Ú 있÷니ö. 제3×는 의료½ 제3ø(의료기관)Õ 규
정한 종þ병원 ÍÎ 전문의 중Õ 정Ý며, ü험® É¯ìç 판정Õ ü는 
의료비용은 Þì¬ 전æ 부öþ니ö.

e Þì는 피ü험×¬ 부정한 방½ 등으ü 산정û례대상÷ 되õ ½ÁÕ 따
ÿ<중증질환× î장질환 산정û례대상=등ý÷ 취Í되는 경우Õ는 제1
ø(ü험®의 É¯ìç)ÕÝ 정한 중증질환(î장)산정û례대상(연간1Þ한) 
ü험®을 É¯ÝÉ Ï÷니ö.

제3ø(중증질환× î장질환 산정û례대상의 정의)
d ÷ û별þ관ÕÝ<중증질환× î장질환 산정û례대상=÷ÿ ý은@별표

38A중증질환× î장질환 산정û례대상 분류표ÕÝ 정한 산정û례대상
Õ õ당Ý는 경우를 말þ니ö.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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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õ풀÷A
본인ÿ부부ö® 산정û례제÷란 î민건½ü험½ 제44ø(비용의 ÿ부
부ö) 동½ ÞÞÁ 제19ø(비용의 본인부ö)제1항 별표2 및 의료¯í
½ 제10ø(¯í비용의 본인부ö) 동½ ÞÞÁ 제13ø(¯í비용의 본인
부ö) 제1항 별표1Õ 근거Ýí 진료비 본인부ö÷ 높은 중증질환×와 
희귀질환× 등Õ 대Ýí 외래 또는 É원진료비 본인부ö률을 경¼õ
ü는 제÷   

e 제1항Õ÷ 불íÝì 8본인ÿ부부ö® 산정û례Õ 관한 기준9 ¼정으ü 
산정û례É용기준÷ 변경되더ÿ÷ 제1ø(ü험®의 É¯ìç) 제1항의 É
¯ìç À생 당Þ의 8본인ÿ부부ö® 산정û례Õ 관한 기준(ü건ýÉ부 
ìÞ 제2023-286þ, 2024. 1. 1 ÞÞ)9Õ 따ÿ ÷û ü험® É¯í부¬ 
판단된 경우Õ는 ÷를 öÞ 판단ÝÉ Ï÷니ö.

@중증질환× î장질환 산정û례 등ý신청 절ì 및 É용기간A
·<중증질환× î장질환 산정û례대상=Õ õ당Ý는 ì¿은 별÷의 등ý

절ì Ç÷ 병원ï의 Ö양¯í비 청í만으ü 산정û례¬ É용½니ö.
· 중증질환× î장질환의 산정û례는 É용기간÷ 짧은 Ø을 ¼ÍÝí 

별÷의 ×전환 및 산정û례 등ý Ç÷ ×동등ý÷ 되며, 등ýÞ 
최대 30ÿ(단, ýè 선천성 î기형질환× 또는 î장÷ßà을 ¿는 
경우 최대 60ÿ)간 É용÷ ½니ö. ö만, î장질환 산정û례 기간동
Í 재ÚàÞ 재Úàÿü부ñ 최대 30ÿ Ý¬ü 산정û례 É용기간
÷ 늘õ¹니ö.

  

제4ø(ü험®의 청í)
d ü험Úø×는 ö음의 Ý류를 제출Ýì ü험®을 청íÝíý þ니ö.
   1. 청íÝ(Þì 양ß)
   2. ìì증명Ý, 산정û례 등ýí부를 ×인할 Ú 있는 Ý류(진단Ý(상병

명, 상병ßü, û정기þ, 산정û례É용기간, Úà명, Ú¬ßü 등 기
É), 건½ü험 산정û례 등ý 신청Ý ì본, 진료비계산ÝÇÚ증(산정
û례É용ÇÚ증), 진료기ý부(검ì기ýÉ ÿý)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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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신분증(ü민등ý증÷  ̧ 운전면허증 등 본인È을 ×인할 Ú 있는 ì진
÷ 붙은 정부기관ÕÝ ÀÞ한 신분증, 본인÷ Å닌 경우Õ는 본인의 
인¼증명Ý 또는 본인Ý명ìä×인Ý ÿý)

   4. 기Ð ü험Úø×¬ ü험®의 ÚÁÕ 필ÖÝí 제출Ý는 Ý류
e 제1항 제2þ의 ìì증명Ý는 의료½ 제3ø(의료기관)ÕÝ 규정한 î내의 

병원÷  ̧ 의원 또는 î외의 의료관련½ÕÝ 정한 의료기관ÕÝ À¯한 
것÷õý þ니ö.

제5ø(û별þ관의 갱신)
÷ û별þ관은 제÷성 û별þ관<5-6. ×동갱신 É용대상 û별þ관=Õ 따
ÿ 갱신½니ö.

제6ø(û별þ관의 Í멸)
d 피ü험×¬ ÷ û별þ관의 ü험기간 중Õ ìý한 경우Õ÷ ÷ û별þ관

은 ý 때부ñ 효½÷ Ç으며, ÷ 경우<ü험료 및 õþ환¯® 산출방½
Ý=ÕÝ 정Ý는 ¼Õ 따ÿ Þì¬ É¾한 ìý 당Þ ÷ û별þ관의 계
þ×É¾æ 및 û경üü험료를 É¯þ니ö.

e 제1항의 계þ×É¾æ É¯ìç¬ À생한 경우 계þ×는 ü통þ관 제7ø
(ü험®의 청í) 제1항의 Ý류 중 계þ×É¾æ É¯ü 관련된 Ý류를 
제출Ýì 계þ×É¾æ을 청íÝíý þ니ö. 계þ×É¾æ의 É¯절ì
는 ü통þ관 제8ø(ü험®의 É¯절ì)의 규정을 따르며, É¯기ÿ의 ö
음 날부ñ É¯ÿ까É의 기간Õ 대한 ÷×의 계산은 ü험계þ대출÷율을 
연단위 ý½ü 계산þ니ö.

제7ø(준용규정)
÷ û별þ관ÕÝ 정ÝÉ Ï은 ì항은 ü통þ관을 따¾니ö.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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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5. 갱신형 중증화상산정특례대상(최Í1회한)(355간편¬È)ü장 특별약관

제1ø(ü험®의 É¯ìç)
d Þì는 ü험증권Õ 기재된 피ü험×¬ ÷ û별þ관의 ü험기간 중Õ 상

õü 인Ýí<중증Ö상 산정û례대상=으ü<산정û례 신규등ý=된 경
우Õ는 최Í1ÞÕ 한Ýí ü험¬É®æ을 ü험Úø×Õ게 É¯þ니ö.

e 제1항의 중증Ö상 산정û례대상 ü험®은<중증Ö상 산정û례대상=Õ 
õ당되õ íÿ 번 등ý되더ÿ÷ 최Í 1ÞÕ 한Ýí É¯þ니ö.

제2ø(ü험®의 É¯Õ 관한 세부규정)
d ü험Úø×와 Þì¬ 제1ø(ü험®의 É¯ìç)의 ü험® É¯ìçÕ 대

õ þ의ÝÉ 못할 때는 ü험Úø×와 Þì¬ ý께 제3×를 정Ýì ý 제
3×의 의견Õ 따를 Ú 있÷니ö. 제3×는 의료½ 제3ø(의료기관)Õ 규
정한 종þ병원 ÍÎ 전문의 중Õ 정Ý며, ü험® É¯ìç 판정Õ ü는 
의료비용은 Þì¬ 전æ 부öþ니ö.

e Þì는 피ü험×¬ 부정한 방½ 등으ü 산정û례대상÷ 되õ ½ÁÕ 따
ÿ<중증Ö상 산정û례대상=등ý÷ 취Í되는 경우Õ는 제1ø(ü험®의 
É¯ìç)ÕÝ 정한 중증Ö상 산정û례대상(최Í1Þ한) ü험®을 É¯Ý
É Ï÷니ö.

제3ø(중증Ö상 산정û례대상의 정의)
d ÷ û별þ관ÕÝ<중중Ö상 산정û례대상=÷ÿ ý은@별표39A중증Ö상 

산정û례대상 분류표ÕÝ 정한 산정û례대상Õ õ당Ý는 경우를 말þ니ö.

@용õ풀÷A
본인ÿ부부ö® 산정û례제÷란 î민건½ü험½ 제44ø(비용의 ÿ부
부ö) 동½ ÞÞÁ 제19ø(비용의 본인부ö)제1항 별표2 및 의료¯í
½ 제10ø(¯í비용의 본인부ö) 동½ ÞÞÁ 제13ø(¯í비용의 본인
부ö) 제1항 별표1Õ 근거Ýí 진료비 본인부ö÷ 높은 중증질환×와 
희귀질환× 등Õ 대Ýí 외래 또는 É원진료비 본인부ö률을 경¼õ
ü는 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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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 제1항Õ÷ 불íÝì 8본인ÿ부부ö® 산정û례Õ 관한 기준9 ¼정으ü 
산정û례É용기준÷ 변경되더ÿ÷ 제1ø(ü험®의 É¯ìç) 제1항의 É
¯ìç À생 당Þ의 8본인ÿ부부ö® 산정û례Õ 관한 기준9Õ 따ÿ ÷
û ü험® É¯í부¬ 판단된 경우Õ는 ÷를 öÞ 판단ÝÉ Ï÷니ö.

@중증Ö상 산정û례 등ý신청 절ìA
<중증Ö상 산정û례대상=Õ õ당Ý는 ì¿은 의ì¬ 산정û례 대상
질환으ü ×진한 경우 8건½ü험 산정û례 등ý 신청Ý9를 Ø성Ýí 
건½ü험공단 Éì 또는 Ö양기관(EDI 대Þ)Õ 등ý 신청þ니ö.   

제4ø(산정û례 신규등ý의 정의)
d ÷ û별þ관ÕÝ<산정û례 신규등ý=÷ÿ ý은 ü험기간 중Õ 8본인ÿ

부부ö® 산정û례Õ 관한 기준9 제7øÕ 의õ 건½ü험 산정û례 등ý
신청Ý를 î민건½ü험공단 또는 Ö양기관Õ 제출Ýí 산정û례대상으ü 
등ý된 경우를 말þ니ö.

e 제1항Õ÷ 불íÝì, 8본인ÿ부부ö® 산정û례Õ 관한 기준9 제8øÕ 의
한 산정û례 재등ý은 ü장ÕÝ 제외þ니ö.

@중증Ö상 산정û례 재등ýA
½ÁÕÝ 정한 중증Ö상 산정û례기간(1년) 종료 후 2년÷내Õ 8중증
Ö상의 Úà을 ¿는 경우(V306 제외)9Õ는 산정û례 재등ý을 할 Ú 
있ö.   

제5ø(ü험®의 청í)
d ü험Úø×는 ö음의 Ý류를 제출Ýì ü험®을 청íÝíý þ니ö.
   1. 청íÝ(Þì 양ß)
   2. ìì증명Ý, 산정û례 등ýí부를 ×인할 Ú 있는 Ý류(진단Ý(상병

명, 상병ßü, û정기þ, 산정û례É용기간, Úà명, Ú¬ßü 등 기
É), 건½ü험 산정û례 등ý 신청Ý ì본, 진료비계산ÝÇÚ증(산정
û례É용ÇÚ증), 진료기ý부(검ì기ýÉ ÿý)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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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신분증(ü민등ý증÷  ̧ 운전면허증 등 본인È을 ×인할 Ú 있는 ì진
÷ 붙은 정부기관ÕÝ ÀÞ한 신분증, 본인÷ Å닌 경우Õ는 본인의 
인¼증명Ý 또는 본인Ý명ìä×인Ý ÿý)

   4. 기Ð ü험Úø×¬ ü험®의 ÚÁÕ 필ÖÝí 제출Ý는 Ý류
e 제1항 제2þ의 ìì증명Ý는 의료½ 제3ø(의료기관)ÕÝ 규정한 î내의 

병원÷  ̧ 의원 또는 î외의 의료관련½ÕÝ 정한 의료기관ÕÝ À¯한 
것÷õý þ니ö.

제6ø(û별þ관의 갱신)
÷ û별þ관은 제÷성 û별þ관<5-6. ×동갱신 É용대상 û별þ관=Õ 따
ÿ 갱신½니ö.

제7ø(û별þ관의 Í멸)
d 제1ø(ü험®의 É¯ìç)ÕÝ 정한 중증Ö상 산정û례대상 ü험®을 É

¯한 경우Õ는 ý 손õü상의 원인÷ 생긴 때부ñ ÷ û별þ관은 Í멸되
며, ÷ û별þ관의 õþ환¯®을 É¯ÝÉ Ï÷니ö.

e 피ü험×¬ ü험기간 중Õ ìý한 경우Õ는 ÷ û별þ관은 Í멸되며,
<ü험료 및 õþ환¯® 산출방½Ý=ÕÝ 정Ý는 ¼Õ 따ÿ Þì¬ É
¾한 ìý당Þ ÷ û별þ관의 계þ×É¾æ 및 û경üü험료를 É¯þ니ö.

f 제2항의 계þ×É¾æ É¯ìç¬ À생한 경우 계þ×는 ü통þ관 제7ø
(ü험®의 청í) 제1항의 Ý류 중 계þ×É¾æ É¯ü 관련된 Ý류를 
제출Ýì 계þ×É¾æ을 청íÝíý þ니ö. 계þ×É¾æ의 É¯절ì
는 ü통þ관 제8ø(ü험®의 É¯절ì)의 규정을 따르며, É¯기ÿ의 ö
음 날부ñ É¯ÿ까É의 기간Õ 대한 ÷×의 계산은 ü험계þ대출÷율을 
연단위 ý½ü 계산þ니ö.

제8ø(준용규정)
÷ û별þ관ÕÝ 정ÝÉ Ï은 ì항은 ü통þ관을 따¾니ö.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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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6. 갱신형 중증외상산정특례대상(연간1회한)(355간편¬È)ü장 특별약관 

제1ø(ü험®의 É¯ìç)
d Þì는 ü험증권Õ 기재된 피ü험×¬ ÷ û별þ관의 ü험기간 중Õ 상

õü<중증외상 산정û례대상=으ü 등ý된 경우Õ는 연간1ÞÕ 한Ýí 
ü험¬É®æ을 ü험Úø×Õ게 É¯þ니ö.

e 제1항의 중증외상 산정û례대상(연간1Þ한) ü험®은<중증외상 산정û
례대상=Õ õ당되õ íÿ 번 등ý되더ÿ÷ 등ý 1Þ당 연간 1ÞÕ 한
Ýí É¯þ니ö.

f 제1항의<연간=÷ÿ ý은 ü험계þÿü부ñ ý1년 단위ü ÷래Ý는 계
þõ당ÿ 전ÿ까É의 기간을 의ûþ니ö.

제2ø(ü험®의 É¯Õ 관한 세부규정)
d ü험Úø×와 Þì¬ 제1ø(ü험®의 É¯ìç)의 ü험® É¯ìçÕ 대

õ þ의ÝÉ 못할 때는 ü험Úø×와 Þì¬ ý께 제3×를 정Ýì ý 제
3×의 의견Õ 따를 Ú 있÷니ö. 제3×는 의료½ 제3ø(의료기관)Õ 규
정한 종þ병원 ÍÎ 전문의 중Õ 정Ý며, ü험® É¯ìç 판정Õ ü는 
의료비용은 Þì¬ 전æ 부öþ니ö.

e Þì는 피ü험×¬ 부정한 방½ 등으ü 산정û례대상÷ 되õ ½ÁÕ 따
ÿ<중증외상 산정û례대상=등ý÷ 취Í되는 경우Õ는 제1ø(ü험®의 
É¯ìç)ÕÝ 정한 중증외상 산정û례대상(연간1Þ한) ü험®을 É¯Ý
É Ï÷니ö.

제3ø(중증외상 산정û례대상의 정의)
d ÷ û별þ관Õ 있õÝ <중증외상 산정û례대상=÷ÿ ý은@별표40A(중

증외상 산정û례대상 분류표)ÕÝ 정한 산정û례대상Õ õ당Ý는 경우를 
말þ니ö.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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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õ풀÷A
본인ÿ부부ö® 산정û례제÷란 î민건½ü험½ 제44ø(비용의 ÿ부
부ö) 동½ ÞÞÁ 제19ø(비용의 본인부ö)제1항 별표2 및 의료¯í
½ 제10ø(¯í비용의 본인부ö) 동½ ÞÞÁ 제13ø(¯í비용의 본인
부ö) 제1항 별표1Õ 근거Ýí 진료비 본인부ö÷ 높은 중증질환×와 
희귀질환× 등Õ 대Ýí 외래 또는 É원진료비 본인부ö률을 경¼õ
ü는 제÷

e 제1항Õ÷ 불íÝì 8본인ÿ부부ö® 산정û례Õ 관한 기준9 ¼정으ü 
산정û례É용기준÷ 변경되더ÿ÷ 제1ø(ü험®의 É¯ìç) 제1항의 É
¯ìç À생 당Þ의 8본인ÿ부부ö® 산정û례Õ 관한 기준9Õ 따ÿ ÷
û ü험® É¯í부¬ 판단된 경우Õ는 ÷를 öÞ 판단ÝÉ Ï÷니ö.

@중증외상 산정û례 등ý신청 절ìA
<중증외상 산정û례대상=Õ õ당Ý는 ì¿은 의ì¬ 산정û례 대상
질환으ü ×진한 경우 8건½ü험 산정û례 등ý 신청Ý9를 Ø성Ýí 
건½ü험공단 Éì 또는 Ö양기관(EDI 대Þ)Õ 등ý 신청þ니ö.   

제4ø(ü험®의 청í)
d ü험Úø×는 ö음의 Ý류를 제출Ýì ü험®을 청íÝíý þ니ö.
   1. 청íÝ(Þì 양ß)
   2. ìì증명Ý, 산정û례 등ýí부를 ×인할 Ú 있는 Ý류(진단Ý(상병

명, 상병ßü, û정기þ, 산정û례É용기간, Úà명, Ú¬ßü 등 기
É), 건½ü험 산정û례 등ý 신청Ý ì본, 진료비계산ÝÇÚ증(산정
û례É용ÇÚ증), 진료기ý부(검ì기ýÉ ÿý) 등)

   3. 신분증(ü민등ý증÷  ̧ 운전면허증 등 본인È을 ×인할 Ú 있는 ì진
÷ 붙은 정부기관ÕÝ ÀÞ한 신분증, 본인÷ Å닌 경우Õ는 본인의 
인¼증명Ý 또는 본인Ý명ìä×인Ý ÿý)

   4. 기Ð ü험Úø×¬ ü험®의 ÚÁÕ 필ÖÝí 제출Ý는 Ý류
e 제1항 제2þ의 ìì증명Ý는 의료½ 제3ø(의료기관)ÕÝ 규정한 î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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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  ̧ 의원 또는 î외의 의료관련½ÕÝ 정한 의료기관ÕÝ À¯한 
것÷õý þ니ö.

제5ø(û별þ관의 갱신)
÷ û별þ관은 제÷성 û별þ관<5-6. ×동갱신 É용대상 û별þ관=Õ 따
ÿ 갱신½니ö.

제6ø(û별þ관의 Í멸)
d 피ü험×¬ ÷ û별þ관의 ü험기간 중Õ ìý한 경우Õ÷ ÷ û별þ관

은 ý 때부ñ 효½÷ Ç으며, ÷ 경우<ü험료 및 õþ환¯® 산출방½
Ý=ÕÝ 정Ý는 ¼Õ 따ÿ Þì¬ É¾한 ìý 당Þ ÷ û별þ관의 계
þ×É¾æ 및 û경üü험료를 É¯þ니ö.

e 제1항의 계þ×É¾æ É¯ìç¬ À생한 경우 계þ×는 ü통þ관 제7ø
(ü험®의 청í) 제1항의 Ý류 중 계þ×É¾æ É¯ü 관련된 Ý류를 
제출Ýì 계þ×É¾æ을 청íÝíý þ니ö. 계þ×É¾æ의 É¯절ì
는 ü통þ관 제8ø(ü험®의 É¯절ì)의 규정을 따르며, É¯기ÿ의 ö
음 날부ñ É¯ÿ까É의 기간Õ 대한 ÷×의 계산은 ü험계þ대출÷율을 
연단위 ý½ü 계산þ니ö.

제7ø(준용규정)
÷ û별þ관ÕÝ 정ÝÉ Ï은 ì항은 ü통þ관을 따¾니ö.

4-17. 갱신형 암진단비(유사암제외)(355간편¬È)ü장 특별약관

제1ø(ü험®의 É¯ìç)
d Þì는 ü험증권Õ 기재된 피ü험×¬ ÷ û별þ관의 ü험기간 중Õ 제2

항ÕÝ 정한 ü장¼Þÿ ÷후Õ<Ø=으ü 진단 ×정된 경우Õ는 최Í 1
ÞÕ 한Ýí Å래Õ 정한 ®æ을 Ø진단비(çìØ제외)ü ü험Úø×Õ
게 É¯þ니ö.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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í  분

지¯®æ

최초계약

갱신계약계약일로부터 
1년 미만

계약일로부터 
1년 이상

Ø진단비
(çìØ제외)

÷ û별þ관 
ü험¬É®æ의 

50%

÷ û별þ관 
ü험¬É®æ의 

100%

÷ û별þ관 
ü험¬É®æ의 

100%
e 제1항의<ü장¼Þÿ=은 ÷ û별þ관의 ü험계þÿ부ñ ý 날을 ÿýÝ

í 90ÿ÷ É난 날의 ö음날ü þ니ö. ÷ 경우 ü험계þÿ은 ÷ û별þ
관의 제1Þ ü험료를 ¿은 날ü þ니ö.

@Ø진단비(çìØ제외) ü장¼Þÿ [예Þ]A

 <<암=>

90ÿ ü장 제외
ü험¬É®æ의 100%ü험¬É®æ의 50%

± ± ±
 최Í계þÿ
 (2024년4월10ÿ)

<Ø=ü장 ¼Þÿ
 (2024년 7월 9ÿ)

1년 경üÞØ
(2025년4월10ÿ)

f 제2항Õ÷ 불íÝì 갱신계þ의 경우Õ는<Ø=Õ 대한 ü장¼Þÿ은 ÷ 
û별þ관의 갱신ÿü þ니ö.

g 피ü험×¬ ü장¼Þÿ ÷후Õ ìýÝì ý 후Õ Ø(çìØ제외)으ü ì
ý한 ìä÷ ×인된 경우Õ는 제1항의 Ø진단비(çìØ제외)를 É¯þ니
ö. ö만, 제8ø(û별þ관의 Í멸) 제2항Õ 따ÿ ÷ û별þ관의 계þ×É
¾æ 및 û경üü험료를 É¯한 경우Õ는 Ø진단비(çìØ제외)ÕÝ ÷
û É¯된 계þ×É¾æ 및 û경üü험료를 ì¼한 ®æ을 É¯þ니ö. 

제2ø(ü험® É¯Õ 관한 세부규정)
ü험Úø×와 Þì¬ 제1ø(ü험®의 É¯ìç)의 ü험® É¯ìçÕ 대õ 
þ의ÝÉ 못할 때는 ü험Úø×와 Þì¬ ý께 제3×를 정Ýì ý 제3×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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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견Õ 따를 Ú 있÷니ö. 제3×는 의료½ 제3ø(의료기관)Õ 규정한 종þ
병원 ÍÎ 전문의 중Õ 정Ý며, ü험® É¯ìç 판정Õ ü는 의료비용은 
Þì¬ 전æ 부öþ니ö.

제3ø(Ø의 정의 및 진단×정)
d ÷ û별þ관ÕÝ<Ø=÷ÿ ý은 제8ì 한î표준질병･ì인분류Õ 있õÝ 

Æ성신생¼(Ø)ü 분류되는 질병(@별표11A>Æ성신생¼(Ø) 분류표?참
ø)을 말þ니ö. ö만, 전Ø(前癌)상Ü(Ø으ü 변Ý기 ÷전 상
Ü)(Premalignant condition or condition with malignant potential)와
<기Ð피부Ø=및<½상선Ø=Õ õ당Ý는 질병은 제외þ니ö.

e 제1항ÕÝ 정한<기Ð피부Ø=÷ÿ ý은 제8ì 한î표준질병･ì인분류 
중 분류번þ C44(기Ð 피부의 Æ성신생¼)ü 분류되는 질병(@별표11A
>Æ성신생¼(Ø) 분류표?참ø)을 말þ니ö.

f 제1항ÕÝ 정한<½상선Ø=÷ÿ ý은 제8ì 한î표준질병･ì인분류 중 
분류번þ C73(½상선의 Æ성신생¼)ü 분류되는 질병(@별표11A>Æ성
신생¼(Ø) 분류표?참ø)을 말þ니ö.

g<Ø=의 진단×정은 병½ 또는 진단검ì의Þ의 전문의 ×증을 ¬진 ×
Õ 의Ýí 내¼져ý Ý며, ÷ 진단은 øÊ(fixed tissue)검ì, û세¼늘ø
인검ì(fine needle aspiration) 또는 혈æ(hemic system)검ìÕ 대한 현
û경 Í견을 기Íü Ýíý þ니ö. ÷ 경우<Ø=의 진단×정 ÞØ은 
상기 검ìÕ 의한 결üüì ÞØ으ü þ니ö. ýÿ  ̧ 상기Õ 의한 진단
÷ ¬·ÝÉ Ï을 때Õ는 피ü험×¬<Ø=으ü 진단 또는 Þ료를 ¿ì 
있음을 증명할 만한 문ÝÖ된 기ý 또는 증거¬ 있õý þ니ö.

@상기Õ 의한 진단÷ ¬·ÝÉ Ï을 때 [예Þ]A
· 피ü험×¬ øÊ검ì 등 병½ÞÉ 검ì를 ¿을 íçÇ÷ ¯Î한 병

증 ÆÖü ìý한 경우
· 종양의 À생부위 및 피ü험×의 신체상Ü 등의 ÷çü øÊ을 Ý출

Ý는 경우 생명의 위험을 Í래할 Ú 있õ 병½ÞÉ 검ì를 ÞÞ할 
Ú Ç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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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 한î표준질병·ì인분류 ÉîÝ의 'ìý 및 질병÷환의 분류번þ부í를 위
한 선정준ßü Éî'Õ 따ÿ C77~C80(불명×한, ÷ì성 및 상세불명 부
위의 Æ성신생¼(Ø))의 경우 ÿì성 Æ성신생¼(Ø)÷ ×인되는 경우Õ
는 원À부위(최Í À생한 부위)를 기준으ü 분류þ니ö. ö만, ÷ 경우Õ
÷ ÷ì성 및 상세불명 부위의 Æ성신생¼(Ø)(C77~C80)의 진단×정 Þ
Ø은 원ÀØ 진단×정 ÞØ으ü 변경되É Ï÷니ö.

@예ÞA
· C73(½상선의 Æ성신생¼)÷ ½프절ü 전÷되õ C77 (½프절의 ÷

ì성 및 상세불명의 Æ성신생¼)ü 진단된 경우Õ÷ C73(½상선의 
Æ성신생¼)Õ õ당Ý는 질병으ü 봅니ö

· C50(ç방의 Æ성신생¼)÷ 폐ü 전÷되õ C78.0(폐의 ÷ì성 Æ성
신생¼)ü 진단된 경우Õ÷ C50(ç방의 Æ성신생¼)Õ õ당Ý는 질
병으ü 봅니ö.

· C16(위의 Æ성신생¼)÷ 뇌ü 전÷되õ C79.3(뇌 및 뇌ú의 ÷ì성 
Æ성신생¼)ü 진단된 경우Õ÷ C16(위의 Æ성신생¼)Õ õ당Ý는 
질병으ü 봅니ö.

  

제4ø(û별þ관의 무효)
ö음 중 한 ¬ÉÕ õ당Ý는 경우Õ는 ÷ û별þ관을 무효ü Ý며 ÷û ¹
É한 ü험료를 돌¼ü¾니ö. ö만, Þì의 ì의 또는 üäü ÷ û별þ관÷ 
무효ü 된 경우와 Þì¬ 승¹ 전Õ 무효È을 알Ý거  ̧ 알 Ú 있É음Õ÷ 
ü험료를 반환ÝÉ Ï은 경우Õ는 ü험료를 ¹É한 날의 ö음날부ñ 반환ÿ
까É의 기간Õ 대Ýí Þì는 ÷ 계þ의 ü험계þ대출 ÷율을 연단위 ý½
ü 계산한 ®æ을 더Ýí 돌¼ ü¾니ö.

1. 피ü험×¬ ü험계þÿü부ñ 제1ø(ü험®의 É¯ìç) 제2항ÕÝ 정
한 ü장¼Þÿ의 전ÿ ÷전Õ<Ø=으ü 진단×정 되는 경우

2. 계þ을 체결할 때 계þÕÝ 정한 피ü험×의 ¸÷Õ û달되É거  ̧ Í
ü되É을 경우. ö만, Þì¬ ¸÷의 íæ를 À견ÝÆ을 때 ÷û 계þ
¸÷Õ ÷달한 경우Õ는 ç효한 계þ으ü 봅니ö.



▶▶▶ 무배당 NH헤아림355건강보험2404(5~6종) 약관

- 546 -

제5ø(ü험료의 ¹É을 연체Ýí õÉ된 계þ의 부활(효½Þý))
부활(효½Þý)되는 ÷ û별þ관의 ü장¼Þ는 ü통þ관 제28ø(ü험료의 
¹É을 연체Ýí õÉ된 계þ의 부활(효½Þý))를 따¾니ö. ÷ 경우 부활
(효½Þý)ÿ을 계þÿü Ýí 제1ø(ü험®의 É¯ìç) 제2항의 ü장¼Þ
ÿ을 É용þ니ö.

제6ø(ü험®을 É¯ÝÉ Ï는 ìç)
÷ û별þ관의 ü험®을 É¯ÝÉ Ï은 ìç는 ü통þ관 제5ø(ü험®을 É
¯ÝÉ Ï는 ìç) 제1항을 따¾니ö.

제7ø(û별þ관의 갱신)
÷ û별þ관은 제÷성 û별þ관<5-6. ×동갱신 É용대상 û별þ관=Õ 따
ÿ 갱신½니ö.

제8ø(û별þ관의 Í멸)
d 제1ø(ü험®의 É¯ìç)ÕÝ 정한 Ø진단비(çìØ제외)를 É¯한 경우

Õ는 ý 손õü상의 원인÷ 생긴 때부ñ ÷ û별þ관은 Í멸되며, ÷ û
별þ관의 õþ환¯®을 É¯ÝÉ Ï÷니ö.

e 피ü험×¬ ü험기간 중Õ ìý한 경우Õ는 ÷ û별þ관은 Í멸되며,
<ü험료 및 õþ환¯® 산출방½Ý=ÕÝ 정Ý는 ¼Õ 따ÿ Þì¬ É¾
한 ìý당Þ ÷ û별þ관의 계þ×É¾æ 및 û경üü험료를 É¯þ니ö.

f 제2항의 계þ×É¾æ É¯ìç¬ À생한 경우 계þ×는 ü통þ관 제7ø
(ü험®의 청í) 제1항의 Ý류 중 계þ×É¾æ É¯ü 관련된 Ý류를 
제출Ýì 계þ×É¾æ을 청íÝíý þ니ö. 계þ×É¾æ의 É¯절ì
는 ü통þ관 제8ø(ü험®의 É¯절ì)의 규정을 따르며, É¯기ÿ의 ö
음 날부ñ É¯ÿ까É의 기간Õ 대한 ÷×의 계산은 ü험계þ대출÷율을 
연단위 ý½ü 계산þ니ö.

제9ø(준용규정)
÷ û별þ관ÕÝ 정ÝÉ Ï은 ì항은 ü통þ관을 따¾니ö.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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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8. 갱신형 질병후유장해(80%÷상)(355간편¬È)ü장 특별약관

제1ø(ü험®의 É¯ìç)
Þì는 ü험증권Õ 기재된 피ü험×¬ ÷ û별þ관의 ü험기간 중Õ 진단×
정된 질병으ü 인Ýí@별표2A>장õ분류표?ÕÝ 정한 장õÉ¯률÷ 80% 
÷상Õ õ당Ý는 장õ상Ü¬ 된 경우Õ는 최Í 1ÞÕ 한Ýí Å래Õ 정한 
®æ을 질병후ç장õ(80%÷상)ü험®으ü ü험Úø×Õ게 É¯þ니ö.

í  분

지¯®æ

최초계약

갱신계약계약일로부터 
1년 미만

계약일로부터 
1년 이상

질병후ç장õ
(80%÷상)ü험®

÷ û별þ관 
ü험¬É®æ의 

50%

÷ û별þ관 
ü험¬É®æ의 

100%

÷ û별þ관 
ü험¬É®æ의 

100%

제2ø(ü험® É¯Õ 관한 세부규정)
d 제1ø(ü험®의 É¯ìç)ÕÝ 장õÉ¯률÷ 질병의 진단×정ÿ부ñ 180

ÿ ÷내Õ ×정되É Ï는 경우Õ는 질병의 진단×정ÿ부ñ 180ÿ÷ 되
는 날의 의ì 진단Õ 기ÍÝí ì정될 것으ü 인정되는 상Ü를 장õÉ¯
률ü 결정þ니ö. ö만,@별표2A>장õ분류표?의 장õ판정Þ기를 별÷
ü 정한 경우Õ는 ýÕ 따¾니ö.

e 제1항Õ 따ÿ 장õÉ¯률÷ 결정되É으  ̧ ý ÷후 ü장¿을 Ú 있는 기
간(계þ의 효½÷ Çõ진 경우Õ는 ü험기간÷ 10년 ÷상인 계þ은 질병
의 진단×정ÿ부ñ 2년 ÷내ü Ýì, ü험기간÷ 10년 û만인 계þ은 질
병의 진단×정ÿ부ñ 1년 ÷내)Õ 장õ상Ü¬ 더 ÆÖ된 때Õ는 ý ÆÖ
된 장õ상Ü를 기준으ü 장õÉ¯률을 결정þ니ö.

f@별표2A>장õ분류표?Õ õ당되É Ï은 후ç장õ는 피ü험×의 ÊÆ, 
¸÷, 신분 또는 성별 등Õ 관계Ç÷ 신체의 장õ정÷Õ 따ÿ@별표2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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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õ분류표?의 í분Õ 준Ýí ü험®을 결정þ니ö.
g ü험Úø×와 Þì¬ 제1ø(ü험®의 É¯ìç)의 ü험® É¯ìçÕ 대

õ þ의ÝÉ 못할 때는 ü험Úø×와 Þì¬ ý께 제3×를 정Ýì ý 제
3×의 의견Õ 따를 Ú 있÷니ö. 제3×는 의료½ 제3ø(의료기관)Õ 규
정한 종þ병원 ÍÎ 전문의 중Õ 정Ý며, ü험® É¯ìç 판정Õ ü는 
의료비용은 Þì¬ 전æ 부öþ니ö.

h 같은 질병으ü 두 ¬É ÷상의 후ç장õ¬ 생긴 경우Õ는 후ç장õ É¯
률을 더Ýí É¯þ니ö. ö만,@별표2A>장õ분류표?의  신체부위
별 판정기준Õ 별÷ü 정한 경우Õ는 ý 기준Õ 따¾니ö.

i ö른 질병으ü 인Ýí 후ç장õ¬ 2Þ ÷상 À생ÝÆ을 경우Õ는 ý 때
ùö ÷Õ õ당Ý는 후ç장õÉ¯률을 결정þ니ö. ýÿ  ̧ ý 후ç장õ
¬ ÷û 장õÉ¯률÷ 결정된 동ÿ한 부위Õ ¬중된 때Õ는 최종 장õ상
ÜÕ õ당Ý는 장õÉ¯률ÕÝ ÷û 결정된 장õÉ¯률을 ì¼Ýí 장õ
É¯률을 결정þ니ö. ö만,@별표2A>장õ분류표?의  신체부위별 
판정기준ÕÝ 별÷ü 정한 경우Õ는 ý 기준Õ 따¾니ö.

j ÷û ÷ 계þÕÝ ü험® É¯ìçÕ õ당되É ÏÝ거 (̧ü장¼Þ ÷전
의 원인Õ 의Ý거  ̧ 또는 ý ÷전Õ À생한 후ç장õ를 ÿýþ니ö), ü
험®÷ É¯되É ÏÝ던 피ü험×Õ게 ý 신체의 동ÿ 부위Õ 또öÞ 제
6항Õ 규정Ý는 후ç장õ상Ü¬ À생ÝÆ을 경우Õ는 Ê전까É의 후ç장
õÕ 대한 ü험®÷ É¯된 것으ü üì 최종 후ç장õ 상ÜÕ õ당되는 
장õÉ¯률ÕÝ ÷û É¯¿은 것으ü 간ü한 ü험®Õ õ당Ý는 장õÉ
¯률을 ì¼Ýí 장õÉ¯률을 결정þ니ö.

제3ø(ü험®을 É¯ÝÉ Ï는 ìç)
÷ û별þ관의 ü험®을 É¯ÝÉ Ï은 ìç는 ü통þ관 제5ø(ü험®을 É
¯ÝÉ Ï는 ìç) 제1항을 따¾니ö.

제4ø(û별þ관의 갱신)
÷ û별þ관은 제÷성 û별þ관<5-6. ×동갱신 É용대상 û별þ관=Õ 따
ÿ 갱신½니ö.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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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ø(û별þ관의 Í멸)
d 제1ø(ü험®의 É¯ìç)ÕÝ 정한 질병후ç장õ(80%÷상)ü험®을 É

¯한 경우Õ는 ý 손õü상의 원인÷ 생긴 때부ñ ÷ û별þ관은 Í멸되
며, ÷ û별þ관의 õþ환¯®을 É¯ÝÉ Ï÷니ö.

e 피ü험×¬ ü험기간 중Õ ìý한 경우Õ는 ÷ û별þ관은 Í멸되며,
<ü험료 및 õþ환¯® 산출방½Ý=ÕÝ 정Ý는 ¼Õ 따ÿ Þì¬ É
¾한 ìý당Þ ÷ û별þ관의 계þ×É¾æ 및 û경üü험료를 É¯þ니ö.

f 제2항의 계þ×É¾æ É¯ìç¬ À생한 경우 계þ×는 ü통þ관 제7ø
(ü험®의 청í) 제1항의 Ý류 중 계þ×É¾æ É¯ü 관련된 Ý류를 
제출Ýì 계þ×É¾æ을 청íÝíý þ니ö. 계þ×É¾æ의 É¯절ì
는 ü통þ관 제8ø(ü험®의 É¯절ì)의 규정을 따르며, É¯기ÿ의 ö
음 날부ñ É¯ÿ까É의 기간Õ 대한 ÷×의 계산은 ü험계þ대출÷율을 
연단위 ý½ü 계산þ니ö.

제6ø(준용규정)
÷ û별þ관ÕÝ 정ÝÉ Ï은 ì항은 ü통þ관을 따¾니ö.

4-19. 갱신형 질병후유장해(80%미만)(355간편¬È)ü장 특별약관

 
제1ø(ü험®의 É¯ìç)
Þì는 ü험증권Õ 기재된 피ü험×¬ ÷ û별þ관의 ü험기간 중Õ 진단×
정된 질병으ü 인Ýí@별표2A>장õ분류표?ÕÝ 정한 장õÉ¯률÷ 80% 
û만Õ õ당Ý는 장õ상Ü¬ 된 경우Õ는@별표2A>장õ분류표?ÕÝ 정한 
É¯률을 Å래Õ 정한 ®æ을 질병후ç장õ(80%û만)ü험®으ü ü험Úø
×Õ게 É¯þ니ö.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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í  분

지¯®æ

최초계약

갱신계약계약일로부터 
1년 미만

계약일로부터 
1년 이상

질병후ç장õ
(80%û만)ü험®

÷ û별þ관 
ü험¬É®æ ×

>장õ분류표?ÕÝ 
정한 장õÉ¯률 × 

50%

÷ û별þ관 
ü험¬É®æ 

×>장õ분류표?
ÕÝ 정한 
장õÉ¯률 

÷ û별þ관 
ü험¬É®æ 

×>장õ분류표?
ÕÝ 정한 
장õÉ¯률 

제2ø(ü험® É¯Õ 관한 세부규정)
d 제1ø(ü험®의 É¯ìç)ÕÝ 장õÉ¯률÷ 질병의 진단×정ÿ부ñ 180

ÿ ÷내Õ ×정되É Ï는 경우Õ는 질병의 진단×정ÿ부ñ 180ÿ÷ 되
는 날의 의ì 진단Õ 기ÍÝí ì정될 것으ü 인정되는 상Ü를 장õÉ¯
률ü 결정þ니ö. ö만,@별표2A>장õ분류표?의 장õ판정Þ기를 별÷
ü 정한 경우Õ는 ýÕ 따¾니ö.

e 제1항Õ 따ÿ 장õÉ¯률÷ 결정되É으  ̧ ý ÷후 ü장¿을 Ú 있는 기
간(계þ의 효½÷ Çõ진 경우Õ는 ü험기간÷ 10년 ÷상인 계þ은 질병
의 진단×정ÿ부ñ 2년 ÷내ü Ýì, ü험기간÷ 10년 û만인 계þ은 질
병의 진단×정ÿ부ñ 1년 ÷내)Õ 장õ상Ü¬ 더 ÆÖ된 때Õ는 ý ÆÖ
된 장õ상Ü를 기준으ü 장õÉ¯률을 결정þ니ö.

f@별표2A>장õ분류표?Õ õ당되É Ï는 후ç장õ는 피ü험×의 ÊÆ, 
¸÷, 신분 또는 성별 등Õ 관계Ç÷ 신체의 장õ정÷Õ 따ÿ@별표2A
>장õ분류표?의 í분Õ 준Ýí É¯æ을 결정þ니ö. ö만,@별표2A
>장õ분류표?의  장õ분류별 최È É¯률 장õ정÷Õ ÷르É Ï는 
후ç장õÕ 대Ýí는 질병후ç장õ(80%û만)ü험®을 É¯ÝÉ Ï÷니ö.

g ü험Úø×와 Þì¬ 제1ø(ü험®의 É¯ìç)의 ü험® É¯ìçÕ 대
õ þ의ÝÉ 못할 때는 ü험Úø×와 Þì¬ ý께 제3×를 정Ýì ý 제
3×의 의견Õ 따를 Ú 있÷니ö. 제3×는 의료½ 제3ø(의료기관)Õ 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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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한 종þ병원 ÍÎ 전문의 중Õ 정Ý며, ü험® É¯ìç 판정Õ ü는 
의료비용은 Þì¬ 전æ 부öþ니ö.

h 같은 질병으ü 두 ¬É ÷상의 후ç장õ¬ 생긴 경우Õ는 후ç장õ É¯
률을 더Ýí É¯þ니ö. ö만,@별표2A>장õ분류표?의  신체부위
별 판정기준Õ 별÷ü 정한 경우Õ는 ý 기준Õ 따¾니ö.

i ö른 질병으ü 인Ýí 후ç장õ¬ 2Þ ÷상 À생ÝÆ을 경우Õ는 ý 때
ùö ÷Õ õ당Ý는 후ç장õÉ¯률을 결정þ니ö. ýÿ  ̧ ý 후ç장õ
¬ ÷û 질병후ç장õ(80%û만)ü험®을 É¯¿은 동ÿ한 부위Õ ¬중
된 때Õ는 최종 장õ상ÜÕ õ당Ý는 질병후ç장õ(80%û만)ü험®ÕÝ 
÷û É¯¿은 질병후ç장õ(80%û만)ü험®을 ì¼Ýí É¯þ니ö. ö
만,@별표2A>장õ분류표?의  신체부위별 판정기준ÕÝ 별÷ü 정한 
경우Õ는 ý 기준Õ 따¾니ö.

j ÷û ÷ 계þÕÝ 질병후ç장õ(80%û만)ü험® É¯ìçÕ õ당되É 
ÏÝ거 (̧ü장¼Þ ÷전의 원인Õ 의Ý거  ̧또는 ý ÷전Õ À생한 후ç
장õ를 ÿýþ니ö), 질병후ç장õ(80%û만)ü험®÷ É¯되É ÏÝ던 
피ü험×Õ게 ý 신체의 동ÿ 부위Õ 또öÞ 제6항Õ 규정Ý는 후ç장õ
상Ü¬ À생ÝÆ을 경우Õ는 Ê전까É의 후ç장õÕ 대한 질병후ç장õ
(80%û만)ü험®÷ É¯된 것으ü üì 최종 후ç장õ 상ÜÕ õ당되는 
질병후ç장õ(80%û만)ü험®ÕÝ ÷를 ì¼Ýí É¯þ니ö.

k Þì¬ É¯Ýíý 할 Ý¸의 질병으ü 인한 질병후ç장õ(80%û만)ü
험®은 ü험¬É®æ을 한÷ü þ니ö.

제3ø(ü험®을 É¯ÝÉ Ï는 ìç)
÷ û별þ관의 ü험®을 É¯ÝÉ Ï은 ìç는 ü통þ관 제5ø(ü험®을 É
¯ÝÉ Ï는 ìç) 제1항을 따¾니ö.

제4ø(û별þ관의 갱신)
÷ û별þ관은 제÷성 û별þ관<5-6. ×동갱신 É용대상 û별þ관=Õ 따
ÿ 갱신½니ö.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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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ø(û별þ관의 Í멸)
d 피ü험×¬ ü험기간 중Õ ìý한 경우Õ는 ÷ û별þ관은 Í멸되며,

<ü험료 및 õþ환¯® 산출방½Ý=ÕÝ 정Ý는 ¼Õ 따ÿ Þì¬ É¾
한 ìý당Þ ÷ û별þ관의 계þ×É¾æ 및 û경üü험료를 É¯þ니ö.

e 제1항의 계þ×É¾æ É¯ìç¬ À생한 경우 계þ×는 ü통þ관 제7ø
(ü험®의 청í) 제1항의 Ý류 중 계þ×É¾æ É¯ü 관련된 Ý류를 
제출Ýì 계þ×É¾æ을 청íÝíý þ니ö. 계þ×É¾æ의 É¯절ì
는 ü통þ관 제8ø(ü험®의 É¯절ì)의 규정을 따르며, É¯기ÿ의 ö
음 날부ñ É¯ÿ까É의 기간Õ 대한 ÷×의 계산은 ü험계þ대출÷율을 
연단위 ý½ü 계산þ니ö.

제6ø(준용규정)
÷ û별þ관ÕÝ 정ÝÉ Ï은 ì항은 ü통þ관을 따¾니ö.

4-20. 갱신형 특정면î항암약물허¬Þ료비(최Í1회한)(355간편¬È)ü장 특별약관

제1ø(ü험®의 É¯ìç)
d Þì는 ü험증권Õ 기재된 피ü험×¬ ÷ û별þ관의 ü험기간 중Õ 제2

항ÕÝ 정한 ü장¼Þÿ ÷후Õ<Ø=,<기Ð피부Ø=또는<½상선Ø=
으ü 진단 ×정되ì, ý Þ료를 ÊÙÉ인 »É으ü<û정면î항Øþ¼허
¬Þ료=를 ¿은 경우Õ는 최Í 1ÞÕ 한Ýí Å래Õ 정한 ®æ을 û정
면î항Øþ¼허¬Þ료비(최Í1Þ한)으ü ü험Úø×Õ게 É¯þ니ö.

í 분

지¯®æ
최초 계약

갱신계약ü험계약일부터
2년미만

ü험계약일부터
2년이상

û정면î항Ø
þ¼허¬Þ료비

(최Í1Þ한)

÷ û별þ관 
ü험¬É®æ의 

50%

÷ û별þ관 
ü험¬É®æ의 

100%

÷ û별þ관 
ü험¬É®æ의 

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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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 제1항의<Ø=Õ 대한 ü장¼Þÿ은 ÷ û별þ관의 ü험계þÿ부ñ ý날
을 ÿýÝí 90ÿ÷ É난 날의 ö음날ü Ý며,<기Ð피부Ø=및<½상선
Ø=Õ 대한 ü장¼Þÿ은 ü험계þÿü þ니ö. ÷ 경우 ü험계þÿ은 
÷ û별þ관의 제1Þ ü험료를 ¿은 날ü þ니ö.

@ û정면î항Øþ¼허¬Þ료비 ü장¼Þÿ [예Þ] A
 <<암=>

90ÿ ü장 제외 ü험¬É®æ의 100%ü험¬É®æ의 50%
±   ±   ±

최Í계þÿ
(2024년 10월 1ÿ)

<Ø=ü장 ¼Þÿ
(2024년 12월 30ÿ)

2년 경üÞØ
(2026년 10월 1ÿ) 

 <<기Ð피부암=또는<½상선암=>

ü험¬É®æ의 100%ü험¬É®æ의 50%
±   ±    

 최Í계þÿ(ü장¼Þÿ)
 (2024년 10월 1ÿ)

2년 경üÞØ
(2025년 10월 1ÿ)

f 제2항Õ÷ 불íÝì 갱신계þ의 경우Õ는<Ø=,<기Ð피부Ø=및<½상
선Ø=Õ 대한 ü장¼Þÿ은 ÷ û별þ관의 갱신ÿü þ니ö.

제2ø(ü험® É¯Õ 관한 세부규정)
d 제1ø(ü험®의 É¯ìç)의 û정면î항Øþ¼허¬Þ료비는 û정면î항

Ø제를 ß품의þ품Í전ÜÕÝ 허¬된 효·효ü ¼위내ÕÝ ì용된 경우
Õ 한Ýí ü장þ니ö. ö만, ß품의þ품Í전ÜÕÝ 허¬된 효·효ü ¼
위 외 ì용÷É만 Ø질환î의위원Þ를 거Ü 건½ü험îì평¬원(향후 제
÷변경 ÞÕ는 동 기관ü 동ÿ한 기·을 ÚÞÝ는 기관)÷ 승인한 Ö½
(ö만, õ당 의þ품의 ì용을 신청 또는 신ì한 Ö양기관Õ 한þ니ö)으
ü ì용된 경우Õ는 ü장þ니ö.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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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û정면î항Ø제의 Í정성 및 ç효성 인정¼위A
ß품의þÍ전Ü<효·효ü=¼위 내 인정

û정면î
항Ø제

<Ø질환î의위원Þ를 거쳐 
건½ü험îì평¬원÷ 승인한 Ö½=인 경우 인정

ß품의þÍ전Ü 
효·효ü ¼위 외

불인정<Ø질환î의위원Þ를 거쳐 
건½ü험îì평¬원÷ 승인한 Ö½=÷ Å닌 경우

e 제1ø(ü험®의 É¯ìç)의<û정면î항Øþ¼허¬Þ료=를 ¿은 경우
ÿ ý은<û정면î항Ø제=를 Ü방 ¿ì þ¼÷ þí되É을 때를 말Ý
며, 최ÍÜ방ÿ×를 기준으ü þ니ö. ö만, 제4ø(û정면î항Ø제 및 û
정면î항Øþ¼허¬Þ료비의 정의) 제3항ÕÝ 정한<Í전성ü ç효성 인
정 ¼위=¬ 변경(Ý¬ 또는 í제)된 경우Õ는 변경된<Í전성ü ç효성 
인정 ¼위=É용 후 최Íü ÷래Ý는 Ü방ÿ×를 기준으ü þ니ö.

@<Í전성ü ç효성 인정 ¼위=변경(Ý¬) 예Þ : 의þ품의 8효·효ü9 Ý¬ 허¬A
의þ품 품»허¬

-분류번þ:421(항Æ성종양제)
-효·효ü:ç방Ø의 Þ료  ü장 제외

효·효ü Ý¬허¬
-효·효ü:ç방Ø,위Ø의 Þ료          ü장

2024년4월1ÿ 2024년7월1ÿ(Ü방ÿ)
위Ø진단 및 위Ø의 
Þ료»É으ü 1ì 

û정면î항Ø제 Ü방 및 
þþ
⇒ 

û정면î항Øþ¼허¬Þ료비 
ûõ당

2025년4월1ÿ 2025년7월1ÿ(Ü방ÿ)
위Ø의 Þ료»É으ü 

2ì û정면î항Ø제 Ü방 및 
þþ
⇒ 

û정면î항Øþ¼허¬Þ료비 
õ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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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Í전성ü ç효성 인정 ¼위=변경(í제) 예Þ : 의þ품의 8효·효ü9 허¬ 취ÍA
의þ품 품»허¬

- 분류번þ:421(항Æ성종양제)
- 효·효ü:ç방Ø,위Ø의 Þ료

효·효ü 허¬ 취Í
- 효·효ü:ç방Ø의 Þ료
(위Ø의 Þ료 허¬ 취Í)

ü장제외

2024년4월1ÿ 2025년1월1ÿ 2025년4월1ÿ(Ü방ÿ)
위Ø진단 및 위Ø의 Þ료»É으ü 
1ì û정면î항Ø제 Ü방 및 þþ

⇒ û정면î항Øþ¼허¬Þ료비 ûõ당

f ü험Úø×와 Þì¬ 제1ø(ü험®의 É¯ìç)의 ü험® É¯ìçÕ 대
õ þ의ÝÉ 못할 때는 ü험Úø×와 Þì¬ ý께 제3×를 정Ýì ý 제
3×의 의견Õ 따를 Ú 있÷니ö. 제3×는 의료½ 제3ø(의료기관)Õ 규
정한 종þ병원 ÍÎ 전문의 중Õ 정Ý며, ü험® É¯ìç 판정Õ ü는 
의료비용은 Þì¬ 전æ 부öþ니ö.

제3ø(Ø, 기Ð피부Ø 및 ½상선Ø의 정의 및 진단×정)
d ÷ û별þ관ÕÝ<Ø=÷ÿ ý은 제8ì 한î표준질병ì인분류Õ 있õÝ 

Æ성신생¼(Ø)ü 분류되는 질병ÕÝ<기Ð피부Ø=및<½상선Ø=을 제
외한 질병(@별표27A>Æ성신생¼(Ø)(기Ð피부Ø 및 ½상선Ø 제외) 분
류표?참ø)을 말þ니ö. ö만, 전Ø(前癌)상Ü(Ø으ü 변Ý기 ÷전 상
Ü)(Premalignant condition or condition with malignant potential)는 
제외þ니ö.

e ÷ û별þ관ÕÝ<기Ð피부Ø=÷ÿ ý은 제8ì 한î표준질병ì인분류 
중 분류번þ C44(기Ð 피부의 Æ성신생¼)Õ õ당Ý는 질병(@별표28A
>기Ð피부Ø 및 ½상선Ø 분류표?참ø)을 말þ니ö.

f ÷ û별þ관ÕÝ<½상선Ø=÷ÿ ý은 제8ì 한î표준질병ì인분류 중 
분류번þ C73(½상선의 Æ성신생¼)Õ õ당Ý는 질병(@별표28A>기Ð
피부Ø 및 ½상선Ø 분류표?참ø)을 말þ니ö.

g<Ø=,<기Ð피부Ø=및<½상선Ø=의 진단 ×정은 병½ 또는 진단검ì
의Þ의 전문의 ×증을 ¬진 ×Õ 의Ýí 내¼져ý Ý며, ÷ 진단은 ø
Ê(fixed tissue)검ì, û세¼늘ø인검ì(fine needle aspiration) 또는 혈
æ(hemic system)검ìÕ 대한 현û경 Í견을 기Íü Ýíý þ니ö.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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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우<Ø=,<기Ð피부Ø=및<½상선Ø=의 진단×정 ÞØ은 상기 검ì
Õ 의한 결üüì ÞØ으ü þ니ö. ýÿ  ̧ 상기Õ 의한 진단÷ ¬·Ý
É Ï을 때Õ는 피ü험×¬<Ø=,<기Ð피부Ø=또는<½상선Ø=으ü 
진단 또는 Þ료를 ¿ì 있음을 증명할 만한 문ÝÖ된 기ý 또는 증거¬ 
있õý þ니ö. 

@상기Õ 의한 진단÷ ¬·ÝÉ Ï을 때 [예Þ]A
· 피ü험×¬ øÊ검ì 등 병½ÞÉ 검ì를 ¿을 íçÇ÷ ¯Î한 병

증 ÆÖü ìý한 경우
· 종양의 À생부위 및 피ü험×의 신체상Ü 등의 ÷çü øÊ을 Ý출

Ý는 경우 생명의 위험을 Í래할 Ú 있õ 병½ÞÉ 검ì를 ÞÞ할 
Ú Ç는 경우   

@ç의ì항A
한î표준질병ì인분류 ÉîÝ의 "ìý 및 질병÷환의 분류번þ부í를 
위한 선정준ßü Éî"Õ 따ÿ C77~C80(불명×한, ÷ì성 및 상세불
명 부위의 Æ성신생¼(Ø))의 경우 ÿì성 Æ성신생¼(Ø)÷ ×인되는 
경우Õ는 원À부위(최Í À생한 부위)를 기준으ü 분류þ니ö. ö만, 
÷ 경우Õ÷ ÷ì성 및 상세불명 부위의 Æ성신생¼(Ø)(C77~C80)의 
진단×정 ÞØ은 원ÀØ 진단×정 ÞØ으ü 변경되É Ï÷니ö.   

@예ÞA
· C73(½상선의 Æ성신생¼)÷ ½프절ü 전÷되õ C77 (½프절의 ÷

ì성 및 상세불명의 Æ성신생¼)ü 진단된 경우Õ÷ C73(½상선의 
Æ성신생¼)Õ õ당Ý는 질병으ü 봅니ö

· C50(ç방의 Æ성신생¼)÷ 폐ü 전÷되õ C78.0(폐의 ÷ì성 Æ성
신생¼)ü 진단된 경우Õ÷ C50(ç방의 Æ성신생¼)Õ õ당Ý는 질
병으ü 봅니ö.

· C16(위의 Æ성신생¼)÷ 뇌ü 전÷되õ C79.3(뇌 및 뇌ú의 ÷ì성 
Æ성신생¼)ü 진단된 경우Õ÷ C16(위의 Æ성신생¼)Õ õ당Ý는 
질병으ü 봅니ö.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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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ø(û정면î항Ø제 및 û정면î항Øþ¼허¬Þ료비의 정의)
d ÷ û별þ관ÕÝ<û정면î항Ø제=ÿ ý은 ß품의þ품Í전Ü 예규<의þ

품 등 분류번þÕ 관한 규정=Õ 의Ýí 의þ품 분류번þ 8421(항Æ성종
양제)9(예규 ¼정Õ 따ÿ 분류번þ¬ 변경되는 경우 8항Æ성종양제9Õ 준
Ý는 분류번þ)ü 분류되는 의þ품 중 종양의 성장, 진Þ 및 ×산Õ ÊÙ 
관íÝí û정한 분×의 기·을 방õý으ü써 Ø세ÿ의 성장ü ×산을 
ö제Ý는 Þ료제 중 Å래의 3¬ÉÕ õ당Ý는 항ØÞ료제를 말þ니ö.

   1. 면î관문ö제제(Immune Checkpoint Inhibitors)
   2. 항체þ¼중þ체 (Antibody-Drug Conjugate) 항ØÞ료제
   3. 카티(CAR-T, ô메ÿ항원Ú용체 T세ÿ) 항ØÞ료제

@면î관문ö제제(Immune checkpoint inhibitors)A
면î관문ö제제(Immune checkpoint inhibitors)란 Ø세ÿ 또는 T세ÿ
의 표면Õ À현되õ Ø세ÿ¬ 면î체계의 공을 Þ피Ý는ó ÷용Ý는 
면î세ÿ의 표면 단½질인 PD-1, PD-L1, CTLA-4 등의 면î관문
(immune checkpoint)을 ì단ý으ü써, T세ÿ¬ Ø세ÿ를 파괴Ý÷ý 
Ý는 항ØÞ료제를 말þ니ö. 

@항체þ¼중þ체 (Antibody-Drug Conjugate) 항ØÞ료제A
항체þ¼중þ체 (Antibody-Drug Conjugate) 항ØÞ료제란 항Ø제Õ 
û정 Ø세ÿ의항원 단½질을 공Ý는 항체를 링커(Linker)ü ÙþÝí 
Ø세ÿ만을 û÷É으ü 공Ý는 항ØÞ료제를 말þ니ö.

@카티(CAR-T, ô메ÿ항원Ú용체 T세ÿ) 항ØÞ료제A
카티(CAR-T, ô메ÿ항원Ú용체 T세ÿ) 항ØÞ료제란 인체의 면î세ÿ
¬ Ø세ÿ를 쉽게 þ을 Ú 있÷ý 면î세ÿÕ ÿ종의 Ø세ÿ 위ÞÝÉ 
장Þ를 îõü는 방ß의 Þ료제ü 체내의 면î T세ÿ를 Ì집Ýí 체외
ü Ý출한 후 ½ñ를 활용Ýí Ø세ÿÕ 반응Ý는 û÷É인 ô메ÿ항
원Ú용체(CAR, Chimeric antigen receptor)를 À현Þ킨 뒤 öÞ 체내
Õ üÉÝí 면î세ÿ¬ Ø세ÿ를 인ßÝì 공Ýí Ø세ÿ의 성장 
및 ×산을 ö제Ý는 방ß의 항Ø제를 말þ니ö.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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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Í전성ü ç효성 인정 ¼위=×인 방½A
· ß품의þ품Í전Ü 허¬ 내<효·효ü=×인
  : ß품의þ품Í전Ü 의þ품통þ정üÞ스템(https://nedrug.mfds.go.kr) 

- 의þ품 검É

@û정면î항Ø제 õ당 의þ품명 및 성분명 Í내A
2022년 5월 기준 û정면î항Ø제Õ õ당Ý는 의þ품명 및 성분명을 
×인Ý기 위õ@별표32A[û정면î항Ø제 õ당 의þ품명 및 성분명]
을 참ìÝ기 ¼À니ö.   

e ÷ û별þ관ÕÝ<û정면î항Øþ¼허¬Þ료=ÿ ý은 제5ø(항Øþ¼Þ
료의 정의)ÕÝ 정한<항Øþ¼Þ료=중 의료½ 제3ø(의료기관)Õ 의거 
õ당 진료ü»의 전문의 ×증을 ¬진 ×¬ 피ü험×의<Ø=,<기Ð피
부Ø=또는<½상선Ø=의 Þ료를 »É으ü 제1항ÕÝ 정한<û정면î항
Ø제=를<Í전성ü ç효성 인정 ¼위=내ÕÝ þíÝí Þ료Ý는 것을 
말þ니ö.

f 제2항의<Í전성ü ç효성 인정 ¼위=ÿ ý은 ö음  þÕ õ당Ý는 
경우를 말Ýí, þþ Ü방ÞØ의 기준을 É용þ니ö.

   1. ß품의þ품Í전ÜÕÝ 허¬된<효·효ü=¼위 내ü ì용된 경우
   2. ß품의þ품Í전ÜÕÝ 허¬된<효·효ü=¼위 외 ì용÷É만<Ø질

환î의위원Þ를 거쳐 건½ü험îì평¬원÷ 승인한 Ö½(ö만, õ당 
의þ품의 ì용을 신청 또는 신ì한 Ö양기관Õ 한þ니ö)=으ü ì용
된 경우

@용õ풀÷A
Ø질환î의위원Þ(중증질환î의위원Þ)란 î민건½ü험 Ö양¯í의 기
준Õ 관한 규ß 제5ø의2 제1항Õ 따ÿ Ø환×(중증환×)Õ게 Ü방·þ
í되는 þ제Õ 대한 Ö양¯í É용기준 및 방½Õ 대Ýí î의Ý기 
위õ 건½ü험îì평¬원ÕÝ 운ÇÝ는 ü건의료계 전문¬øü í성
된 위원Þ를 말þ니ö.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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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ß품의þ품Í전Ü 허¬ 외<효·효ü=,<Ø질환î의위원Þ를 거쳐 
건½ü험îì평¬원÷ 승인한 Ö½(ö만, õ당 의þ품의 ì용을 신
청 또는 신ì한 Ö양기관Õ 한ý)=×인

  : 건½ü험îì평¬원(https://www.hira.or.kr) - 의료정ü – 의þ품
정ü – Ø질환ì용þ제 및 Ö½ – 항ØÖÞÖ½ – 허¬Íü항ØÖ
½ – 인정되ì 있는 허¬Íü 항ØÖ½(용½용량 ÿý)

  g ß품의þ품Í전Ü 예규<의þ품 등 분류번þÕ 관한 규정=ÕÝ<û정면
î항Ø제=의 분류번þ를 û정Ýí ÀÁÝ는 경우, 제1항ÕÝ 정한<û
정면î항Ø제=÷외Õ Ý¬ü õ당Ý는 의þ품 또한 ÿýÝ는 것으ü þ
니ö.

제5ø(항Øþ¼Þ료의 정의)
÷ û별þ관ÕÝ<항Øþ¼Þ료=ÿ ý은 õ당 진료ü»의 전문의 ×증을 
¬진 ×¬ 피ü험×의<Ø=,<기Ð피부Ø=또는<½상선Ø=의 ÊÙÉ인 
Þ료를 »É으ü 항ØÖÞÖ½ 또는 항Ø면îÖ½Õ 의õ 항Øþ¼을 þí
Ýí Þ료Ý는 것을 말Ý며, 항Ø면îÖ½÷란 면î기전을 ÷용õÝ Ø세ÿ
를 제거Ý는 Þ료를 말þ니ö. ö만, Ø세ÿ¬ Ç는 상ÜÕÝ 면î½을 증¬
Þô는 þ¼(Ùù¼, 헬¾Í, 셀À¸제 등)Þ료는 제외þ니ö.

제6ø(ü험®을 É¯ÝÉ Ï는 ìç)
÷ û별þ관의 ü험®을 É¯ÝÉ Ï은 ìç는 ü통þ관 제5ø(ü험®을 É
¯ÝÉ Ï는 ìç) 제1항을 따¾니ö.

제7ø(ü험®의 청í)
d ü험Úø×는 ö음의 Ý류를 제출Ýì ü험®을 청íÝíý þ니ö.
   1. 청íÝ(Þì 양ß)
   2. ìì증명Ý(진료비계산Ý, ìý진단Ý, 장õ진단Ý, É원Þ료×인Ý, 

의ìÜ방전(Ü방ø제비) 등)
   3. û정면î항Øþ¼허¬Þ료 증명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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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û정면î항Øþ¼허¬Þ료 진단Ý 또는 û정면î항Øþ¼허¬Þ료
×인Ý(Þì양ß)(÷Ý의 내용÷ ÿý되õý þ니ö.)

       1) 진단명
       2) þþ한 þ제의 제품명
       3) ß품의þ품Í전ÜÕÝ 허¬된 효·효ü ¼위 내 ì용 í부
       4) ß품의þ품Í전ÜÕÝ 허¬된 효·효ü ¼위 외 ì용의 경우,

<Ø질환î의위원Þ를 거쳐 건½ü험îì평¬원÷ 승인한 Ö½=
ì용í부

     .̧ É원Ü방ø제의 경우 진료비세부산정내îÝ, 외래Ü방ø제의 경우 
의ì Ü방전 및 þ제비 계산Ý

   4. 신분증(ü민등ý증÷  ̧ 운전면허증 등 본인È을 ×인할 Ú 있는 ì진
÷ 붙은 정부기관ÕÝ ÀÞ한 신분증, 본인÷ Å닌 경우Õ는 본인의 
인¼증명Ý 또는 본인Ý명ìä×인Ý ÿý)

   5. 기Ð ü험Úø×¬ ü험®의 ÚÁÕ 필ÖÝí 제출Ý는 Ý류
e 제1항 제2þ의 ìì증명Ý는 의료½ 제3ø(의료기관)ÕÝ 규정한 î내의 

병원÷  ̧ 의원 또는 î외의 의료관련½ÕÝ 정한 의료기관ÕÝ À¯한 
것÷õý þ니ö.

제8ø(û별þ관의 무효) 
ü통þ관 제20ø(계þ의 무효)Õ 정한 ì항 ÷외Õ÷ 피ü험×¬ ÷ û별þ
관의 ü험계þÿü부ñ 제1ø(ü험®의 É¯ìç) 제2항ÕÝ 정한 ü장¼Þ
ÿ 전ÿ ÷전Õ<Ø=으ü 진단×정 되는 경우Õ는 ÷ û별þ관은 무효ü 
Ý며 ÷û ¹É한 ÷ û별þ관의 ü험료를 돌¼ü¾니ö. 
ö만, Þì의 ì의 또는 üäü û별þ관÷ 무효ü 된 경우와 Þì¬ 승¹ 
전Õ 무효È을 알Ý거  ̧ 알 Ú 있É음Õ÷ ü험료를 반환ÝÉ Ï은 경우Õ
는 ü험료를 ¹É한 날의 ö음날부ñ 반환ÿ까É의 기간Õ 대Ýí Þì는 
ü험계þ대출÷율을 연단위 ý½ü 계산한 ®æ을 더Ýí 돌¼ ü¾니ö.

제9ø(ü험료의 ¹É을 연체Ýí õÉ된 계þ의 부활(효½Þý))
부활(효½Þý)되는 ÷ û별þ관의 ü장¼Þ는 ü통þ관 제28ø(ü험료의 
¹É을 연체Ýí õÉ된 계þ의 부활(효½Þý))을 따¾니ö. ÷ 경우 부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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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효½Þý)ÿ을 ü험계þÿü Ýí 제1ø(ü험®의 É¯ìç) 제2항의 ü장
¼Þÿ을 É용þ니ö.

제10ø(û별þ관의 갱신)
÷ û별þ관은 제÷성 û별þ관<5-6. ×동갱신 É용대상 û별þ관=Õ 따
ÿ 갱신½니ö.

제11ø(û별þ관의 Í멸)
d 제1ø(ü험®의 É¯ìç)의 û정면î항Øþ¼허¬Þ료비(최Í1Þ한)을 

É¯한 때Õ는 ý 손õü상의 원인÷ 생긴 때부ñ ÷ û별þ관은 Í멸되
며, ÷ û별þ관의 õþ환¯®을 É¯ÝÉ Ï÷니ö.

e 피ü험×의 ìý으ü 인Ýí ÷ û별þ관ÕÝ 규정Ý는 ü험® É¯ìç
¬ 더 ÷상 À생할 Ú Ç는 경우Õ는 ÷ û별þ관은 ý 때부ñ 효½÷ 
Ç으며, ÷ 경우 Þì는<ü험료 및 õþ환¯® 산출방½Ý=ÕÝ 정Ý
는 ¼Õ 따ÿ Þì¬ É¾한 ìý당Þ ÷ û별þ관의 계þ×É¾æ 및 
û경üü험료를 É¯þ니ö.

f 제2항의 계þ×É¾æ É¯ìç¬ À생한 경우 계þ×는 ü통þ관 제7ø
(ü험®의 청í) 제1항의 Ý류 중 계þ×É¾æ É¯ü 관련된 Ý류를 
제출Ýì 계þ×É¾æ을 청íÝíý þ니ö. 계þ×É¾æ의 É¯절ì
는 ü통þ관 제8ø(ü험®의 É¯절ì)의 규정을 따르며, É¯기ÿ의 ö
음 날부ñ É¯ÿ까É의 기간Õ 대한 ÷×의 계산은 ü험계þ대출÷율을 
연단위 ý½ü 계산þ니ö.

제12ø(준용규정)
÷ û별þ관ÕÝ 정ÝÉ Ï은 ì항은 ü통þ관을 따¾니ö. 

4-21. 갱신형 특정면î항암약물허¬Þ료비(연간1회한)(355간편¬È)ü장 특별약관 

제1ø(ü험®의 É¯ìç)
d Þì는 ü험증권Õ 기재된 피ü험×¬ ÷ û별þ관의 ü험기간 중Õ 제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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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ÕÝ 정한 ü장¼Þÿ ÷후Õ<Ø=,<기Ð피부Ø=또는<½상선Ø=
으ü 진단 ×정되ì, ý Þ료를 ÊÙÉ인 »É으ü<û정면î항Øþ¼허
¬Þ료=를 ¿은 경우Õ는  연간 1ÞÕ 한Ýí Å래Õ 정한 ®æ을 
û정면î항Øþ¼허¬Þ료비(연간1Þ한)으ü ü험Úø×Õ게 É¯þ니ö.

í 분

지¯®æ

최초 계약

갱신계약ü험계약일부터
2년미만

ü험계약일부터
2년이상

û정면î항Ø
þ¼허¬Þ료비

(연간1Þ한)

÷ û별þ관 
ü험¬É®æ의 

50%

÷ û별þ관 
ü험¬É®æ의 

100%

÷ û별þ관 
ü험¬É®æ의 

100%
e 제1항의<Ø=Õ 대한 ü장¼Þÿ은 ÷ û별þ관의 ü험계þÿ부ñ ý날

을 ÿýÝí 90ÿ÷ É난 날의 ö음날ü Ý며,<기Ð피부Ø=및<½상선
Ø=Õ 대한 ü장¼Þÿ은 ü험계þÿü þ니ö. ÷ 경우 ü험계þÿ은 
÷ û별þ관의 제1Þ ü험료를 ¿은 날ü þ니ö.

@ û정면î항Øþ¼허¬Þ료비 ü장¼Þÿ [예Þ] A
 <<암=>

90ÿ ü장 제외 ü험¬É®æ의 100%ü험¬É®æ의 50%
±   ±   ±

최Í계þÿ
(2024년 10월 1ÿ)

<Ø=ü장 ¼Þÿ
(2024년 12월 30ÿ)

2년 경üÞØ
(2026년 10월 1ÿ) 

 <<기Ð피부암=또는<½상선암=>

ü험¬É®æ의 100%ü험¬É®æ의 50%
±   ±    

 최Í계þÿ(ü장¼Þÿ)
 (2024년 10월 1ÿ)

2년 경üÞØ
(2026년 10월 1ÿ)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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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 제2항Õ÷ 불íÝì 갱신계þ의 경우Õ는<Ø=,<기Ð피부Ø=및<½상
선Ø=Õ 대한 ü장¼Þÿ은 ÷ û별þ관의 갱신ÿü þ니ö.

g 제1항ÕÝ<연간=÷란 계þÿü부ñ ý년 1년 단위ü ÷래Ý는 계þõ
당ÿ 전ÿ까É 기간을 의ûþ니ö.

제2ø(ü험® É¯Õ 관한 세부규정)
d 제1ø(ü험®의 É¯ìç)의 û정면î항Øþ¼허¬Þ료비는 û정면î항

Ø제를 ß품의þ품Í전ÜÕÝ 허¬된 효·효ü ¼위내ÕÝ ì용된 경우
Õ 한Ýí ü장þ니ö. ö만, ß품의þ품Í전ÜÕÝ 허¬된 효·효ü ¼
위 외 ì용÷É만 Ø질환î의위원Þ를 거Ü 건½ü험îì평¬원(향후 
제÷변경 ÞÕ는 동 기관ü 동ÿ한 기·을 ÚÞÝ는 기관)÷ 승인한 Ö
½(ö만, õ당 의þ품의 ì용을 신청 또는 신ì한 Ö양기관Õ 한þ니ö)
으ü ì용된 경우Õ는 ü장þ니ö.

@û정면î항Ø제의 Í정성 및 ç효성 인정¼위A
ß품의þÍ전Ü<효·효ü=¼위 내 인정

û정면î
항Ø제

<Ø질환î의위원Þ를 거쳐 
건½ü험îì평¬원÷ 승인한 Ö½=인 경우

인정

ß품의þÍ전Ü 
효·효ü ¼위 외

불인정
<Ø질환î의위원Þ를 거쳐 

건½ü험îì평¬원÷ 승인한 Ö½=÷ Å닌 경우

e 제1ø(ü험®의 É¯ìç)의<û정면î항Øþ¼허¬Þ료=를 ¿은 경우
ÿ ý은<û정면î항Ø제=를 Ü방 ¿ì þ¼÷ þí되É을 때를 말Ý
며, 최ÍÜ방ÿ×를 기준으ü þ니ö. ö만, 제4ø(û정면î항Ø제 및 û
정면î항Øþ¼허¬Þ료비의 정의) 제3항ÕÝ 정한<Í전성ü ç효성 인
정 ¼위=¬ 변경(Ý¬ 또는 í제)된 경우Õ는 변경된<Í전성ü ç효성 
인정 ¼위=É용 후 최Íü ÷래Ý는 Ü방ÿ×를 기준으ü þ니ö.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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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Í전성ü ç효성 인정 ¼위=변경(Ý¬) 예Þ : 의þ품의 8효·효ü9 Ý¬ 허¬A
의þ품 품»허¬

-분류번þ:421(항Æ성종양제)
-효·효ü:ç방Ø의 Þ료 ü장 제외

효·효ü Ý¬허¬
-효·효ü:ç방Ø,위Ø의 
Þ료            ü장

2024년4월1ÿ 2024년7월1ÿ(Ü방ÿ)
위Ø진단 및 위Ø의 
Þ료»É으ü 1ì 

û정면î항Ø제 Ü방 및 
þþ
⇒ 

û정면î항Øþ¼허¬Þ료비 
ûõ당

2025년4월1ÿ 2025년7월1ÿ(Ü방ÿ)
위Ø의 Þ료»É으ü 

2ì û정면î항Ø제 Ü방 및 
þþ
⇒ 

û정면î항Øþ¼허¬Þ료비 
õ당

@<Í전성ü ç효성 인정 ¼위=변경(í제) 예Þ : 의þ품의 8효·효ü9 허¬ 취ÍA
의þ품 품»허¬

- 분류번þ:421(항Æ성종양제)
- 효·효ü:ç방Ø,위Ø의 Þ료

효·효ü 허¬ 취Í
- 효·효ü:ç방Ø의 Þ료
(위Ø의 Þ료 허¬ 취Í)

ü장제외

2024년4월1ÿ 2025년1월1ÿ 2025년4월1ÿ(Ü방ÿ)
위Ø진단 및 위Ø의 Þ료»É으ü 
1ì û정면î항Ø제 Ü방 및 þþ
⇒ û정면î항Øþ¼허¬Þ료비 

ûõ당

f ü험Úø×와 Þì¬ 제1ø(ü험®의 É¯ìç)의 ü험® É¯ìçÕ 대
õ þ의ÝÉ 못할 때는 ü험Úø×와 Þì¬ ý께 제3×를 정Ýì ý 제
3×의 의견Õ 따를 Ú 있÷니ö. 제3×는 의료½ 제3ø(의료기관)Õ 규
정한 종þ병원 ÍÎ 전문의 중Õ 정Ý며, ü험® É¯ìç 판정Õ ü는 
의료비용은 Þì¬ 전æ 부öþ니ö.

제3ø(Ø, 기Ð피부Ø 및 ½상선Ø의 정의 및 진단×정)
d ÷ û별þ관ÕÝ<Ø=÷ÿ ý은 제8ì 한î표준질병ì인분류Õ 있õÝ 

Æ성신생¼(Ø)ü 분류되는 질병ÕÝ<기Ð피부Ø=및<½상선Ø=을 제
외한 질병(@별표27A>Æ성신생¼(Ø)(기Ð피부Ø 및 ½상선Ø 제외) 분
류표?참ø)을 말þ니ö. ö만, 전Ø(前癌)상Ü(Ø으ü 변Ý기 ÷전 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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Ü)(Premalignant condition or condition with malignant potential)는 
제외þ니ö.

e ÷ û별þ관ÕÝ<기Ð피부Ø=÷ÿ ý은 제8ì 한î표준질병ì인분류 
중 분류번þ C44(기Ð 피부의 Æ성신생¼)Õ õ당Ý는 질병(@별표28A
>기Ð피부Ø 및 ½상선Ø 분류표?참ø)을 말þ니ö.

f ÷ û별þ관ÕÝ<½상선Ø=÷ÿ ý은 제8ì 한î표준질병ì인분류 중 
분류번þ C73(½상선의 Æ성신생¼)Õ õ당Ý는 질병(@별표28A>기Ð
피부Ø 및 ½상선Ø 분류표?참ø)을 말þ니ö.

g<Ø=,<기Ð피부Ø=및<½상선Ø=의 진단 ×정은 병½ 또는 진단검ì
의Þ의 전문의 ×증을 ¬진 ×Õ 의Ýí 내¼져ý Ý며, ÷ 진단은 ø
Ê(fixed tissue)검ì, û세¼늘ø인검ì(fine needle aspiration) 또는 혈
æ(hemic system)검ìÕ 대한 현û경 Í견을 기Íü Ýíý þ니ö. ÷ 
경우<Ø=,<기Ð피부Ø=및<½상선Ø=의 진단×정 ÞØ은 상기 검ì
Õ 의한 결üüì ÞØ으ü þ니ö. ýÿ  ̧ 상기Õ 의한 진단÷ ¬·Ý
É Ï을 때Õ는 피ü험×¬<Ø=,<기Ð피부Ø=또는<½상선Ø=으ü 
진단 또는 Þ료를 ¿ì 있음을 증명할 만한 문ÝÖ된 기ý 또는 증거¬ 
있õý þ니ö. 

@상기Õ 의한 진단÷ ¬·ÝÉ Ï을 때 [예Þ]A
· 피ü험×¬ øÊ검ì 등 병½ÞÉ 검ì를 ¿을 íçÇ÷ ¯Î한 병

증 ÆÖü ìý한 경우
· 종양의 À생부위 및 피ü험×의 신체상Ü 등의 ÷çü øÊ을 Ý출

Ý는 경우 생명의 위험을 Í래할 Ú 있õ 병½ÞÉ 검ì를 ÞÞ할 
Ú Ç는 경우   

@ç의ì항A
한î표준질병ì인분류 ÉîÝ의 "ìý 및 질병÷환의 분류번þ부í를 
위한 선정준ßü Éî"Õ 따ÿ C77~C80(불명×한, ÷ì성 및 상세불
명 부위의 Æ성신생¼(Ø))의 경우 ÿì성 Æ성신생¼(Ø)÷ ×인되는 
경우Õ는 원À부위(최Í À생한 부위)를 기준으ü 분류þ니ö. ö만, 
÷ 경우Õ÷ ÷ì성 및 상세불명 부위의 Æ성신생¼(Ø)(C77~C80)의 
진단×정 ÞØ은 원ÀØ 진단×정 ÞØ으ü 변경되É Ï÷니ö.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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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î관문ö제제(Immune checkpoint inhibitors)A
면î관문ö제제(Immune checkpoint inhibitors)란 Ø세ÿ 또는 T세ÿ
의 표면Õ À현되õ Ø세ÿ¬ 면î체계의 공을 Þ피Ý는ó ÷용Ý
는 면î세ÿ의 표면 단½질인 PD-1, PD-L1, CTLA-4 등의 면î관문
(immune checkpoint)을 ì단ý으ü써, T세ÿ¬ Ø세ÿ를 파괴Ý÷ý 
Ý는 항ØÞ료제를 말þ니ö. 

@예ÞA
· C73(½상선의 Æ성신생¼)÷ ½프절ü 전÷되õ C77 (½프절의 ÷

ì성 및 상세불명의 Æ성신생¼)ü 진단된 경우Õ÷ C73(½상선의 
Æ성신생¼)Õ õ당Ý는 질병으ü 봅니ö

· C50(ç방의 Æ성신생¼)÷ 폐ü 전÷되õ C78.0(폐의 ÷ì성 Æ성
신생¼)ü 진단된 경우Õ÷ C50(ç방의 Æ성신생¼)Õ õ당Ý는 질
병으ü 봅니ö.

· C16(위의 Æ성신생¼)÷ 뇌ü 전÷되õ C79.3(뇌 및 뇌ú의 ÷ì성 
Æ성신생¼)ü 진단된 경우Õ÷ C16(위의 Æ성신생¼)Õ õ당Ý는 
질병으ü 봅니ö.

  

  
제4ø(û정면î항Ø제 및 û정면î항Øþ¼허¬Þ료비의 정의)
d ÷ û별þ관ÕÝ<û정면î항Ø제=ÿ ý은 ß품의þ품Í전Ü 예규<의

þ품 등 분류번þÕ 관한 규정=Õ 의Ýí 의þ품 분류번þ 8421(항Æ성
종양제)9(예규 ¼정Õ 따ÿ 분류번þ¬ 변경되는 경우 8항Æ성종양제9Õ 
준Ý는 분류번þ)ü 분류되는 의þ품 중 종양의 성장, 진Þ 및 ×산Õ 
ÊÙ 관íÝí û정한 분×의 기·을 방õý으ü써 Ø세ÿ의 성장ü ×
산을 ö제Ý는 Þ료제 중 Å래의 3¬ÉÕ õ당Ý는 항ØÞ료제를 말þ
니ö.

   1. 면î관문ö제제(Immune Checkpoint Inhibitors)
   2. 항체þ¼중þ체 (Antibody-Drug Conjugate) 항ØÞ료제
   3. 카티(CAR-T, ô메ÿ항원Ú용체 T세ÿ) 항ØÞ료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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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체þ¼중þ체 (Antibody-Drug Conjugate) 항ØÞ료제A
항체þ¼중þ체 (Antibody-Drug Conjugate) 항ØÞ료제란 항Ø제Õ 
û정 Ø세ÿ의항원 단½질을 공Ý는 항체를 링커(Linker)ü ÙþÝ
í Ø세ÿ만을 û÷É으ü 공Ý는 항ØÞ료제를 말þ니ö.

@카티(CAR-T, ô메ÿ항원Ú용체 T세ÿ) 항ØÞ료제A
카티(CAR-T, ô메ÿ항원Ú용체 T세ÿ) 항ØÞ료제란 인체의 면î세ÿ
¬ Ø세ÿ를 쉽게 þ을 Ú 있÷ý 면î세ÿÕ ÿ종의 Ø세ÿ 위ÞÝ
É 장Þ를 îõü는 방ß의 Þ료제ü 체내의 면î T세ÿ를 Ì집Ýí 
체외ü Ý출한 후 ½ñ를 활용Ýí Ø세ÿÕ 반응Ý는 û÷É인 ô메
ÿ항원Ú용체(CAR, Chimeric antigen receptor)를 À현Þ킨 뒤 öÞ 
체내Õ üÉÝí 면î세ÿ¬ Ø세ÿ를 인ßÝì 공Ýí Ø세ÿ의 
성장 및 ×산을 ö제Ý는 방ß의 항Ø제를 말þ니ö.

  
@û정면î항Ø제 õ당 의þ품명 및 성분명 Í내A

2022년 5월 기준 û정면î항Ø제Õ õ당Ý는 의þ품명 및 성분명을 
×인Ý기 위õ@별표32A[û정면î항Ø제 õ당 의þ품명 및 성분명]
을 참ìÝ기 ¼À니ö.   

e ÷ û별þ관ÕÝ<û정면î항Øþ¼허¬Þ료=ÿ ý은 제5ø(항Øþ¼Þ
료의 정의)ÕÝ 정한<항Øþ¼Þ료=중 의료½ 제3ø(의료기관)Õ 의거 
õ당 진료ü»의 전문의 ×증을 ¬진 ×¬ 피ü험×의<Ø=,<기Ð피
부Ø=또는<½상선Ø=의 Þ료를 »É으ü 제1항ÕÝ 정한<û정면î항
Ø제=를<Í전성ü ç효성 인정 ¼위=내ÕÝ þíÝí Þ료Ý는 것을 
말þ니ö.

f 제2항의<Í전성ü ç효성 인정 ¼위=ÿ ý은 ö음  þÕ õ당Ý는 
경우를 말Ýí, þþ Ü방ÞØ의 기준을 É용þ니ö.

   1. ß품의þ품Í전ÜÕÝ 허¬된<효·효ü=¼위 내ü ì용된 경우
   2. ß품의þ품Í전ÜÕÝ 허¬된<효·효ü=¼위 외 ì용÷É만<Ø질

환î의위원Þ를 거쳐 건½ü험îì평¬원÷ 승인한 Ö½(ö만, õ당 
의þ품의 ì용을 신청 또는 신ì한 Ö양기관Õ 한þ니ö)=으ü ì용
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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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õ풀÷A
Ø질환î의위원Þ(중증질환î의위원Þ)란 î민건½ü험 Ö양¯í의 기
준Õ 관한 규ß 제5ø의2 제1항Õ 따ÿ Ø환×(중증환×)Õ게 Ü방·þ
í되는 þ제Õ 대한 Ö양¯í É용기준 및 방½Õ 대Ýí î의Ý기 
위õ 건½ü험îì평¬원ÕÝ 운ÇÝ는 ü건의료계 전문¬øü í성
된 위원Þ를 말þ니ö.   

@<Í전성ü ç효성 인정 ¼위=×인 방½A
· ß품의þ품Í전Ü 허¬ 내<효·효ü=×인
  : ß품의þ품Í전Ü 의þ품통þ정üÞ스템(https://nedrug.mfds.go.kr) 

- 의þ품 검É
· ß품의þ품Í전Ü 허¬ 외<효·효ü=,<Ø질환î의위원Þ를 거쳐 

건½ü험îì평¬원÷ 승인한 Ö½(ö만, õ당 의þ품의 ì용을 신
청 또는 신ì한 Ö양기관Õ 한ý)=×인

  : 건½ü험îì평¬원(https://www.hira.or.kr) - 의료정ü – 의þ품
정ü – Ø질환ì용þ제 및 Ö½ – 항ØÖÞÖ½ – 허¬Íü항ØÖ
½ – 인정되ì 있는 허¬Íü 항ØÖ½(용½용량 ÿý)

  

g ß품의þ품Í전Ü 예규<의þ품 등 분류번þÕ 관한 규정=ÕÝ<û정면î
항Ø제=의 분류번þ를 û정Ýí ÀÁÝ는 경우, 제1항ÕÝ 정한<û정면
î항Ø제=÷외Õ Ý¬ü õ당Ý는 의þ품 또한 ÿýÝ는 것으ü þ니ö.

제5ø(항Øþ¼Þ료의 정의)
÷ û별þ관ÕÝ<항Øþ¼Þ료=ÿ ý은 õ당 진료ü»의 전문의 ×증을 
¬진 ×¬ 피ü험×의<Ø=,<기Ð피부Ø=또는<½상선Ø=의 ÊÙÉ인 
Þ료를 »É으ü 항ØÖÞÖ½ 또는 항Ø면îÖ½Õ 의õ 항Øþ¼을 þí
Ýí Þ료Ý는 것을 말Ý며, 항Ø면îÖ½÷란 면î기전을 ÷용õÝ Ø세ÿ
를 제거Ý는 Þ료를 말þ니ö. ö만, Ø세ÿ¬ Ç는 상ÜÕÝ 면î½을 증¬
Þô는 þ¼(Ùù¼, 헬¾Í, 셀À¸제 등)Þ료는 제외þ니ö.

제6ø(ü험®을 É¯ÝÉ Ï는 ìç)
÷ û별þ관의 ü험®을 É¯ÝÉ Ï은 ìç는 ü통þ관 제5ø(ü험®을 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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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ÝÉ Ï는 ìç) 제1항을 따¾니ö.

제7ø(ü험®의 청í)
d ü험Úø×는 ö음의 Ý류를 제출Ýì ü험®을 청íÝíý þ니ö.
   1. 청íÝ(Þì 양ß)
   2. ìì증명Ý(진료비계산Ý, ìý진단Ý, 장õ진단Ý, É원Þ료×인Ý, 

의ìÜ방전(Ü방ø제비) 등)
   3. û정면î항Øþ¼허¬Þ료 증명Ý
     ¬. û정면î항Øþ¼허¬Þ료 진단Ý 또는 û정면î항Øþ¼허¬Þ료

×인Ý(Þì양ß)(÷Ý의 내용÷ ÿý되õý þ니ö.)
       1) 진단명
       2) þþ한 þ제의 제품명
       3) ß품의þ품Í전ÜÕÝ 허¬된 효·효ü ¼위 내 ì용 í부
       4) ß품의þ품Í전ÜÕÝ 허¬된 효·효ü ¼위 외 ì용의 경우,

<Ø질환î의위원Þ를 거쳐 건½ü험îì평¬원÷ 승인한 Ö½=
ì용í부

     .̧ É원Ü방ø제의 경우 진료비세부산정내îÝ, 외래Ü방ø제의 경우 
의ì Ü방전 및 þ제비 계산Ý

   4. 신분증(ü민등ý증÷  ̧ 운전면허증 등 본인È을 ×인할 Ú 있는 ì진
÷ 붙은 정부기관ÕÝ ÀÞ한 신분증, 본인÷ Å닌 경우Õ는 본인의 
인¼증명Ý 또는 본인Ý명ìä×인Ý ÿý)

   5. 기Ð ü험Úø×¬ ü험®의 ÚÁÕ 필ÖÝí 제출Ý는 Ý류
e 제1항 제2þ의 ìì증명Ý는 의료½ 제3ø(의료기관)ÕÝ 규정한 î내의 

병원÷  ̧ 의원 또는 î외의 의료관련½ÕÝ 정한 의료기관ÕÝ À¯한 
것÷õý þ니ö.

제8ø(û별þ관의 무효) 
ü통þ관 제20ø(계þ의 무효)Õ 정한 ì항 ÷외Õ÷ 피ü험×¬ ÷ û별þ
관의 ü험계þÿü부ñ 제1ø(ü험®의 É¯ìç) 제2항ÕÝ 정한 ü장¼Þ
ÿ 전ÿ ÷전Õ<Ø=으ü 진단×정 되는 경우Õ는 ÷ û별þ관은 무효ü 
Ý며 ÷û ¹É한 ÷ û별þ관의 ü험료를 돌¼ü¾니ö. 
ö만, Þì의 ì의 또는 üäü û별þ관÷ 무효ü 된 경우와 Þì¬ 승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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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Õ 무효È을 알Ý거  ̧ 알 Ú 있É음Õ÷ ü험료를 반환ÝÉ Ï은 경우Õ
는 ü험료를 ¹É한 날의 ö음날부ñ 반환ÿ까É의 기간Õ 대Ýí Þì는 
ü험계þ대출÷율을 연단위 ý½ü 계산한 ®æ을 더Ýí 돌¼ ü¾니ö.

제9ø(ü험료의 ¹É을 연체Ýí õÉ된 계þ의 부활(효½Þý))
부활(효½Þý)되는 ÷ û별þ관의 ü장¼Þ는 ü통þ관 제28ø(ü험료의 
¹É을 연체Ýí õÉ된 계þ의 부활(효½Þý))을 따¾니ö. ÷ 경우 부활
(효½Þý)ÿ을 ü험계þÿü Ýí 제1ø(ü험®의 É¯ìç) 제2항의 ü장
¼Þÿ을 É용þ니ö.

제10ø(û별þ관의 갱신)
÷ û별þ관은 제÷성 û별þ관<5-6. ×동갱신 É용대상 û별þ관=Õ 따
ÿ 갱신½니ö.

제11ø(û별þ관의 Í멸)
d 피ü험×의 ìý으ü 인Ýí ÷ û별þ관ÕÝ 규정Ý는 ü험® É¯ìç

¬ 더 ÷상 À생할 Ú Ç는 경우Õ는 ÷ û별þ관은 ý 때부ñ 효½÷ 
Ç으며, ÷ 경우 Þì는<ü험료 및 õþ환¯® 산출방½Ý=ÕÝ 정Ý
는 ¼Õ 따ÿ Þì¬ É¾한 ìý당Þ ÷ û별þ관의 계þ×É¾æ 및 
û경üü험료를 É¯þ니ö.

e 제1항의 계þ×É¾æ É¯ìç¬ À생한 경우 계þ×는 ü통þ관 제7ø
(ü험®의 청í) 제1항의 Ý류 중 계þ×É¾æ É¯ü 관련된 Ý류를 
제출Ýì 계þ×É¾æ을 청íÝíý þ니ö. 계þ×É¾æ의 É¯절ì
는 ü통þ관 제8ø(ü험®의 É¯절ì)의 규정을 따르며, É¯기ÿ의 ö
음 날부ñ É¯ÿ까É의 기간Õ 대한 ÷×의 계산은 ü험계þ대출÷율을 
연단위 ý½ü 계산þ니ö.

제12ø(준용규정)
÷ û별þ관ÕÝ 정ÝÉ Ï은 ì항은 ü통þ관을 따¾니ö.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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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 제÷성 특별약관

5-1. ü험료×동납È 특별약관

제1ø(ü험료 ¹É) 
d ü험계þ×는 ÷ û별þ관Õ 따ÿ 계þ×의 거래은Þ É정 계좌를 ÷용

Ýí ü험료를 ×동¹É þ니ö. 
e 제1항Õ 의Ýí 제1Þ ü험료의 ¹É방½을 계þ×의 거래은Þ É정 계

좌를 통한 ×동¹É으ü ¬ÉÝì× Ý는 경우Õ, ü험Þì는 청þÝ를 
ÙÚÝì ×동÷체신청Õ 필Ö한 정ü를 제공한 때(ö만, 계þ×의 귀Í
ìçü ü험료 ¹É÷ 불¬·한 경우Õ는 거래은Þ의 É정 계좌ü부ñ 
제1Þ ü험료¬ ÷체된 날을 기준으ü þ니ö)를 청þÿ 및 제1Þ ü험
료 ¹Éÿü Ýí ü험계þ(기본계þ을 말Ý며, û별þ관÷ 부¬된 경우
Õ는 û별þ관을 ÿýþ니ö. ÷Ý 같÷니ö)<ü험계þ의 성¾=의 규
정을 É용þ니ö.

제2ø(ü험료의 ÇÚ)
×동¹Éÿ×는 ÷ ü험계þ청þÝÕ 기재된 ü험료 ¹Éõ당ÿÕ÷ 불íÝ
ì Þì와 계þ×¬ 별÷ü þ정한 ÿ×ü þ니ö.

제3ø(계þ 후 알릴의무) 
계þ×는 É정계좌의 번þ¬ 변경되거  ̧폐쇄 또는 거래정É된 경우Õ는 ÷ 
ìä을 ÞìÕ 알¼ý þ니ö.

제4ø(준용규정)
÷ û별þ관Õ 정ÝÉ Ï은 ì항은 무¼당 NH헤Å½355건½ü험2404 ü통
þ관 및 õ당 û별þ관을 따¾니ö.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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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2. ÷륜×동차 운전 및 탑승중 상해 부담ü 특별약관

제1ø(û별þ관의 체결 및 효½) 
d ÷ û별þ관은 ü험계þ(기본계þ을 말Ý며, û별þ관÷ 부¬된 경우Õ

는 ý û별þ관을 ÿýþ니ö. ÷Ý 같÷니ö)을 체결할 때 피ü험×¬ 
÷륜×동ì의 Íç, ì용(ÊÆ, Ê무 또는 동þÞ 활동 등으ü ü기É으
ü 운전Ý는 경우Õ 한Ý며 ÿÞÉ인 ì용은 제외), 관½ü 인Ýí, ÷
륜×동ì 운전으ü 인한 위험÷¬ ü험Þì¬ 정한 기준Õ ÉþÝÉ Ï
은 경우 ü험계þ×의 청þü ü험Þì의 승¹으ü ü험계þÕ 부¬Ýí 
÷루õ집니ö. 

e ÷ û별þ관의 효½À생ÿ은 ü험계þ<제1Þ ü험료 및 Þì의 ü장¼
Þ=ÕÝ 정한 ü장¼Þÿü 동ÿþ니ö.

f ü험계þ÷ õÉ, 기ÐìçÕ 의Ýí 효½을 ¬ÉÉ Ï게 된 경우Õ는 
÷ û별þ관÷ 더 ÷상 효½÷ Ç÷니ö.

g 제1항ÕÝ<÷륜×동ì=ÿ ý은 ×동ì관½½ ÞÞ규ß 제2øÕ 정한 
÷륜×동ìü 총¼기량 또는 정출½(전기ü 동½을 À생Ý는 íø인 
것을 말ý)의 크기와 관계Ç÷ 1인 또는 2인의 ì¿을 운송Ý기Õ Éþ
Ý게 제Ø된 ×동ì 및 ö음  þ의 õ² Ý¸Õ õ당Ý는 ×동ì를 
말Ý며, ÷ü교통½(Ý위½Á, 규ß ÿý)Õ 정한 <원동기장Þ×전거=를 
ÿýþ니ö.

    1. ÷륜인 ×동ìÕ ïì를 붙인 ×동ì
    2. ø향장Þ의 øØ방ß, 동½전달방ß 또는 원동기 냉방ß 등÷ ÷

륜의 ×동ì와 çì한 íøü 되õ 있는 ü륜 또는 ì륜의 ×동ìü
Ý 승용×동ìÕ õ당ÝÉ Ï는 ×동ì

    3. 전동기를 ÷용한 동½À생장Þ를 ì용Ý는 ü륜 또는ì륜의 ×동ì
üÝ 승용×동ìÕ õ당ÝÉ Ï는 ×동ì

퍼스널º빌½티(세ý웨÷, 전동휠, 전동õüü 등)는 ×동ì관½½Õ 정
한 "÷륜×동ì", ÷ü교통½Õ 정한 "원동기장Þ×전거"Õ ÿý½니ö.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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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 제2항 및 제3항ÕÝ ×동ì관½½(Ý위 ½Á, 규ß ÿý) 및 ÷ü교통½
(Ý위 ½Á, 규ß ÿý)변경Þ 변경된 내용을 É용þ니ö.

제2ø(ü험®을 É¯ÝÉ Ï는 ìç)
d Þì는 ü험계þ의 내용Õ÷ 불íÝì ü험증권Õ 기재된 피ü험×¬ ü

험기간 중Õ ÷륜×동ì를 운전(Ñ승을 ÿýþ니ö. ÷Ý 같÷니ö.)Ý는 
중Õ À생한 ¯Ýì÷ 우연한 외래의 상õìì를 ÊÙÉ인 원인으ü 
ü험계þÕÝ 정한 ü험® É¯ìç¬ À생한 경우Õ는 ü험®을 É¯Ý
É Ï÷니ö. ö만, 피ü험×¬ ÷륜×동ì를 ÊÆ, Ê무 또는 동þÞ 활
동 등 ü기É으ü 운전(Ñ승을 ÿýþ니ö)Ý는 ìä을 Þì¬ É증ÝÉ 
못한 때Õ는 ü험®을 É¯þ니ö.

e 피ü험×Õ게 ü험ìì¬ À생Ý을 경우 ý ìì¬ ÷륜×동ì를 운전Ý
는 ÷중Õ À생한 ìì인¬ Å닌¬는 관할 경찰ÝÕÝ ÀÞ한 교통ìì
ìä×인원 등을 ü된 판단×료ü Ýí 결정þ니ö.

제3ø(ü험료의 ¹É을 연체Ýí õÉ된 계þ의 부활(효½Þý))
Þì는 ÷ û별þ관의 부활(효½Þý) 청þ을 ¿은 경우Õ는 ü험계þ의 부
활(효½Þý)을 승¹한 경우Õ 한Ýí ü험계þ<ü험료의 ¹É을 연체Ýí 
õÉ된 계þ의 부활(효½Þý)=Õ 따ÿ ÷ û별þ관의 부활(효½Þý)을 취
¯þ니ö.

제4ø(준용규정) 
÷ û별þ관Õ 정ÝÉ Ï은 ì항은 무¼당 NH헤Å½355건½ü험2404 ü통
þ관 및 õ당 û별þ관을 따¾니ö.

5-3. É정대리청íÝ비스 특별약관

제1ø(É용대상)
÷ û별þ관은 ü험계þ×(÷Ý ÿ계þ×Āÿ þ니ö), 피ü험× 및 ü험Ú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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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º두 동ÿ한 ü험계þ(기본계þ을 말Ý며, û별þ관÷ 부¬된 경우Õ
는 û별þ관을 ÿýþ니ö. ÷Ý 같÷니ö)Õ É용þ니ö.

제2ø(û별þ관의 체결 및 Í멸)
d ÷ û별þ관은 계þ×의 청þü ü험Þì(÷Ý ÿÞìĀÿ þ니ö)의 승¹

으ü ü험계þÕ 부¬Ýí ÷루õ집니ö.
e 제1ø(É용대상)의 ü험계þ÷ õÉ 또는 기Ð ìçÕ 의Ýí 효½÷ Ç

게 된 경우Õ는 ÷ û별þ관은 더 ÷상 효½÷ Ç÷니ö.

제3ø(É정대½청í인의 É정)
d 계þ×는 ü험계þÕÝ 정한 ü험®을 ÊÙ 청í할 Ú Ç는 û별한 ì정

÷ 있을 경우를 대비Ýí 계þ을 체결할 때 또는 계þ체결 ÷후 ö음  
þ의 õ² Ý¸Õ õ당Ý는 × 중ÕÝ ü험®의 대½청í인(2인 ÷내Õ
Ý É정Ý되, 2인 É정 Þ 대표대½인을 É정)으ü É정할 Ú 있÷니ö. 
또한, ü험®의 É정대½청í인(÷Ý,<É정대½청í인=÷ÿ þ니ö.)은 
제4ø(É정대½청í인의 변경É정)Õ 의한 변경 É정 또는 ü험® 청í
ÞÕ÷ ö음  þ의 õ² Ý¸Õ õ당Ýíý þ니ö.

   1. 피ü험×의 ¬ù관계등ý부상 또는 ü민등ý상의 ¼우×
   2. 피ü험×의 3촌 ÷내의 친ù
e 제1항Õ÷ 불íÝì É정대½청í인÷ É정된 ÷후Õ 제1ø(É용대상)의 

ü험Úø×¬ 변경되는 경우Õ는 ÷û É정된 É정대½청í인의 ×은 
×동É으ü 상ä된 것으ü 봅니ö.

제4ø(É정대½청í인의 변경É정)
계þ×는 ö음의 Ý류를 제출Ýì É정대½청í인을 변경 É정할 Ú 있÷니
ö. ÷ 경우 Þì는 변경 É정을 Ý면으ü 알½거  ̧ ü험증권의 뒷면Õ 기
재Ýí ü¾니ö.
  1. É정대½청í인 변경신청Ý(Þì양ß)
  2. É정대½청í인의 ü민등ý등본, ¬ù관계등ý부(기본증명Ý 등)
  3. 신분증(ü민등ý증÷  ̧ 운전면허증 등 본인È을 ×인할 Ú 있는 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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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붙은 정부기관ÕÝ ÀÞ한 신분증, 본인÷ Å닌 경우Õ는 본인의 
인¼증명Ý 또는 본인Ý명ìä×인Ý ÿý)

제5ø(ü험® É  ̄등의 절ì)
d É정대½청í인은 제6ø(ü험®의 청í)Õ 정한 í비Ý류 및 제1ø(É용

대상)의 ü험Úø×¬ ü험®을 ÊÙ 청í할 Ú Ç는 û별한 ì정÷ 있
음을 증명Ý는 Ý류를 제출Ýì Þì의 승¹을 ÿõ 제1ø(É용대상)의 
ü험Úø×의 대½인으üÝ ü험®(ìýü험® 제외)을 청íÝì ÚÁ할 
Ú 있÷니ö. ö만, 2인의 É정대½청í인÷ É정된 경우Õ는 ý 중 대
표대½인÷ ü험®을 청íÝì ÚÁ할 Ú 있으며, 대표대½인÷ ìý 등
의 ìçü ü험® 청í¬ 불¬·한 경우Õ는 대표¬ Å닌 É정대½청í
인÷ ü험®을 청íÝì ÚÁ할 Ú 있÷니ö.

e Þì¬ ü험®을 É정대½청í인Õ게 É¯한 경우Õ는 ý ÷후 ü험® 
청í를 ¿더ÿ÷ Þì는 ÷를 É¯ÝÉ Ï÷니ö.

제6ø(ü험®의 청í)
É정대½청í인은 Þì¬ 정Ý는 방½Õ 따ÿ ö음의 Ý류를 제출Ýì ü험
®을 청íÝíý þ니ö.
  1. 청íÝ(Þì양ß)
  2. ìì증명Ý(장õ진단Ý, É원Þ료×인Ý 등)
  3. 신분증(ü민등ý증÷  ̧ 운전면허증 등 본인È을 ×인할 Ú 있는 ì진

÷ 붙은 정부기관ÕÝ ÀÞ한 신분증)
  4. 피ü험× 및 É정대½청í인의 ¬ù관계등ý부(¬ù관계증명Ý) 및 ü

민등ý등본
 5. 기Ð É정대½청í인÷ ü험®의 ÚÁÕ 필ÖÝí 제출Ý는 Ý류

제7ø(준용규정)
÷ û별þ관Õ 정ÝÉ Ï은 ì항은 무¼당 NH헤Å½355건½ü험2404 ü통
þ관 및 õ당 û별þ관을 따¾니ö.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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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4. 전×Ý명 특별약관

제1ø(É용대상)
÷ û별þ관은 전×Ý명을 ÿý한 전×문Ý Ø성 및 제공Õ 대한 ì전동의
(ì전동의Ý를 통한 동의)를 ¿은 ü험계þÕ É용½니ö.

제2ø(û별þ관의 체결 및 Í멸)
d ÷ û별þ관은 ü험계þ(기본계þ을 말Ý며, û별þ관÷ 부¬된 경우Õ

는 ý û별þ관을 ÿýþ니ö. ÷Ý 같÷니ö)을 체결할 때 계þ×의 청
þü Þì의 승¹으ü ü험계þÕ 부¬Ýí ÷루õ집니ö.

e ÷ û별þ관을 통Ýí 전×Ý명½ 제2ø 제2þÕ 따른 전×Ý명(÷Ý 
<전×Ý명=÷ÿ þ니ö)으ü 계þ을 청þ할 Ú 있으며, 전×Ý명은 ×필
Ý명ü 동ÿ한 효½을 ¾는 것으ü þ니ö.

@전×Ý명½ 제2ø 제2þÕ 따른 전×Ý명A
Ý명×를 ×인Ýì Ý명×¬ õ당 전×문ÝÕ Ý명을 ÝÆ음을 ¸Ð
내는ó ÷용Ý기 위Ýí 전×문ÝÕ 첨부되거  ̧ 논½É으ü 결þ된 
전×É 형Ü의 정ü를 말한ö.   

제3ø(þ관교부의 û례)
d 계þ×¬ 동의Ý는 경우 상품설명Ý, ü험þ관, 계þ× ü관용 청þÝ 및 

ü험증권 등(÷Ý <ü험계þ Í내×료=ÿ þ니ö)을 광기ýý체 및 전×
우편 등 전×É 방½으ü 교부Ýì, 계þ× 또는 ý 대½인÷ ü험계þ 
Í내×료를 ÚÁÝÆ을 때Õ는 õ당 문Ý를 ü린 것으ü 봅니ö.

e 계þ×¬ ü험계þ Í내×료Õ 대Ýí 전×É 방½의 ÚÁ을 원ÝÉ Ï
는 경우Õ는 청þ한 날ü부ñ 5ÇÆÿ ÷내Õ ü험계þ Í내×료를 우
편 등의 방½으ü 계þ×Õ게 ü¾니ö.

제4ø(계þ×의 알릴 의무)
d 계þ×¬ 제3ø(þ관교부의 û례) 제1항Õ 정한 방½으ü ü험계þ Í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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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Íý세½ 제59ø의 4 (û별세æ공제)A
근üÍý÷ 있는 거ü×(ÿ용근ü×는 제외한ö. ÷Ý ÷ øÕÝ 같
ö)¬ õ당 ü세기간Õ 만기Õ 환¯되는 ®æ÷ ¹Éü험료를 ÍüÝ
É Å니Ý는 ü험의 ü험계þÕ 따ÿ É¯Ý는 ö음  þ의 ü험료
를 É¯한 경우 ý ®æ의 100분의 12(제1þ의 경우Õ는 100분의 

×료를 ÚÁÝì× Ý는 경우 계þ을 청þ할 때 ü험계þ Í내×료를 
ÚÁ할 전×우편(÷메ÿ) üÍ를 É정Ýí ÞìÕ 알¼ý þ니ö.

e 제1항ÕÝ É정한 전×우편(÷메ÿ) üÍ¬ 변경되거  ̧ ì용 정É된 경
우Õ는 ý ìä을 É체Ç÷ ÞìÕ 알¼ý þ니ö.

f 제1항 또는 제2항ÕÝ É정한 전×우편(÷메ÿ) üÍ를 ìäü ö르게 
알½거  ̧알½É Ï은 경우Õ는 Þì¬ 알ì 있는 최근의 전×우편(÷메
ÿ) üÍü ü험계þ Í내×료를 교부ý으ü써 Þì의 ü험계þ Í내×
료 제공의무를 ö한 것으ü ü며, 전×우편(÷메ÿ) üÍ를 ìäü ö르
게 알½거  ̧알½É ÏÅ À생Ý는 불÷ø은 계þ×¬ 부öþ니ö.

제5ø(준용규정)
÷ û별þ관Õ 정ÝÉ Ï은 ì항은 무¼당 NH헤Å½355건½ü험2404 ü통
þ관 및 õ당 û별þ관을 따¾니ö.

5-5. 장å인전용ü험전환 특별약관

제1ø(É용¼위)
d ÷ û별þ관은 Þì¬ 정한 방½Õ 따ÿ 계þ×¬ 청þ(請約)Ýì Þì

¬ 승¹(承난)ý으ü써 ö음  þ의 ø건을 º두 만ùÝ는 ü험계þ(÷
Ý <전환대상계þ=÷ÿ þ니ö)Õ 대Ýí 장å인전용ü험으ü 전환을 청
þÝ는 경우Õ É용þ니ö.

   1. Íý세½ 제59ø의4(û별세æ공제) 제1항 제2þÕ 따ÿ ü험료¬ û
별세æ공제의 대상÷ 되는 ü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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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Õ õ당Ý는 ®æ을 õ당 ü세기간의 종þÍý산출세æÕÝ 공제
한ö. ö만, ö음  þ의 ü험료 별ü ý þ계æ÷  연 100만원
을 ÍüÝ는 경우 ý ÍüÝ는 ®æ은  Ç는 것으ü 한ö.
 1. 기본공제대상× 중 장å인을 피ü험× 또는 Úø×ü Ý는 장å인

전용ü험으üÝ 대통ÁÁ으ü 정Ý는 장å인전용ü장성ü험료
 2. 기본공제대상×를 피ü험×ü Ý는 대통ÁÁ으ü 정Ý는 ü험료

(제1þÕ 따른 장å인전용ü장성ü험료는 제외한ö)

@Íý세½ ÞÞÁ 제118ø의 4 (ü험료 세æ공제)A
d ½ 제59ø의 4 제1항 제1þÕÝ "대통ÁÁ으ü 정Ý는 장å인전용

ü장성ü험료"란 제2항  þÕ õ당Ý는 ü험·공제üÝ ü험·공제 
계þ 또는 ü험료·공제료 ¹ÉÇÚ증Õ 장å인전용 ü험·공제ü 표
Þ된 ü험·공제의 ü험료·공제료를 말한ö.

e ½ 제59ø의 4 제1항 제2þÕÝ "대통ÁÁ으ü 정Ý는 ü험료"란 
ö음  þ의 õ² Ý¸Õ õ당Ý는 ü험·ü증·공제의 ü험료·ü증
료·공제료 중 기ß재정부Á으ü 정Ý는 것을 말한ö.

  1. 생명ü험
  2. 상õü험
  3. Ö재·÷난÷  ̧ý ¾의 손õ를 öüÝ는 ¬계Õ 관한 손õü험
  4.<Ú산Æ협동øþ½=,<신용협동øþ½ 또는<Èù을®ì½=Õ 

따른 공제
  5.<군인공제Þ½=,<한î교Ê원공제Þ½=,<대한É방Þ정공제Þ

½=,<경찰공제Þ½=및<대한Í방공제Þ½=Õ 따른 공제
  6. üÝ Èìü증®의 반환을 ü증Ý는 것을 »É으ü Ý는 ü험·ü

증. ö만, ü증대상 Èìü증®÷ 3ö원을 ÍüÝ는 경우는 제외
한ö.

@Íý세½ ÞÞ규ß 제61ø의 3 (공제대상ü험료의 ¼위)A
Ç 제118ø의 4 제2항  þ 외의 부분ÕÝ "기ß재정부Á으ü 정Ý
는 것"÷란 만기Õ 환¯되는 ®æ÷ ¹Éü험료를 ÍüÝÉ Å니Ý는 
ü험으üÝ ü험계þ 또는 ü험료¹ÉÇÚ증Õ ü험료 공제대상È÷ 
표Þ된 ü험의 ü험료를 말한ö.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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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º든 피ü험× 또는 º든 ü험Úø×¬ Íý세½ ÞÞÁ 제107ø(장
å인의¼위) 제1항ÕÝ 규정한 장å인인 ü험

@Íý세½ ÞÞÁ 제107ø(장å인의 ¼위)ÕÝ 규정한 장å인A
1.<장å인ýÉ½=Õ 따른 장å인 및<장åÅ동 ýÉÉ원½=Õ 따른 

장åÅ동 중 기ß재정부Á으ü 정Ý는 ì¿
2.<î¬ç공× 등 예우 및 É원Õ 관한 ½률=Õ 의한 상÷× 및 ÷

와 çì한 ì¿으üÝ 근ü·½÷ Ç는 ì¿
3. 제1þ 및 제2þ 외Õ 항Þ Þ료를 ÖÝ는 중증환×

@Íý세½ ÞÞ규ß 제54ø(장åÅ동의 ¼위)A
Ç 제107ø 제1항 제1þÕÝ "기ß재정부Á으ü 정Ý는 ì¿"÷란
<장åÅ동 ýÉÉ원½=제21ø 제1항Õ 따른 À달재활Ý비스를 É원
¿ì 있는 ì¿을 말한ö.

  

<÷ û별þ관을 É용할 Ú Ç는 ì례 예Þ>
· 전환대상계þ의 피ü험× 1인은 비장å인÷ì ü험Úø× 2인 중 

한명은 비장å인, 한명은 장å인인 경우
   ⇒ º든 ü험Úø×¬ 장å인÷ Å니므ü ÷ û별þ관을 É용할 

Ú Ç÷니ö.

· 전환대상계þ의 ü험Úø× 1인은 비장å인÷ì 피ü험× 2인 중 
한명은 비장å인, 한명은 장å인인 경우

   ⇒ º든 피ü험×¬ 장å인÷ Å니므ü ÷ û별þ관을 É용할 Ú 
Ç÷니ö.

· 전환대상계þ의 피ü험×는 비장å인÷ì ü험Úø×¬ ½정상Î인
(장å인)인 경우

   ⇒ 현재 ½정상Î인÷ 장å인÷ÿì Ý더ÿ÷ ÷ û별þ관을 É용
할 Ú Ç÷니ö. 장å인전용ü험으ü 전환을 원할 경우 Úø× 
É정÷ 필Öþ니ö.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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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 전환대상계þ÷ õÉ(解止) 또는 기Ð ìçü 효½÷ Ç게 된 경우 또는 
전환대상계þ÷ 제1항ÕÝ 정한 ø건을 만ùÝÉ Ï게 된 경우 ÷ û별
þ관은 ý 때부ñ 효½÷ Ç÷니ö.

f 제2ø(제출Ý류) 제1항Õ 따ÿ 제출된 장å인증명Ý상 장å예상기간(또
는 장å기간)÷ 종료된 경우Õ는 제3ø(장å인전용ü험으ü의 전환) 제1
항Õ÷ 불íÝì ÷ û별þ관은 ý때부ñ 효½÷ Ç÷니ö. 

g ÷ û별þ관의 계þ×는 전환대상계þ의 계þ×와 동ÿÝíý þ니ö.

제2ø(제출Ý류)
d ÷ û별þ관Õ ¬ÉÝì× Ý는 계þ×는 º든 피ü험× 또는 º든 ü험

Úø×의<Íý세½ ÞÞ규ß 별É 제38þ ÝßÕ 의한 장å인증명Ý의 
원본 또는 ì본=(÷Ý, <장å인증명Ý=ÿ þ니ö)을 제출Ýí 제1ø(É
용¼위) 제1항 제2þÕÝ 정한 ø건Õ õ당ý을 ÞìÕ 알¼ý þ니ö. 

e 제1항Õ÷ 불íÝì î¬ç공× 등 예우 및 É원Õ 관한 ½률Õ 따른 상
÷×의 증명을 ¿은 ì¿ 또는 장å인ýÉ½Õ 따른 장å인등ý증을 À
¯¿은 ì¿Õ 대õÝ는 õ당 증명Ý·장å인등ý증의 ì본÷  ̧ ý ¾의 
장å ìä을 증명Ý는 Ý류를 제출Ý는 경우Õ는 제1항의 장å인증명Ý
는 제출ÝÉ Ï을 Ú 있÷니ö. 

f 장å인으üÝ ý 장å기간÷ 기재된 장å인증명Ý를 제1항Õ 따ÿ Þì
Õ 제출한 때Õ는 ý 장å기간 동Í은 ÷를 öÞ 제출ÝÉ Ï을 Ú 있÷
니ö. 

g 제1항Õ 따ÿ 제출한 장å인증명Ý의 장å기간÷ 변경되는 경우 계þ×
는 ÷를 ÞìÕ 알½ì 변경된 장å기간÷ 기재된 장å인증명Ý를 제출
Ýíý þ니ö.

제3ø(장å인전용ü험으ü의 전환)
d Þì는 ÷ û별þ관÷ 부¬된 전환대상계þ을 Íý세½ 제59ø의4(û별

세æ공제) 제1항 제1þÕ õ당Ý는 장å인전용ü험으ü 전환Ýí ü¾니ö. 
e 제1항Õ 따ÿ 전환대상계þ÷ 장å인전용ü험으ü 전환된 후부ñ ¹É된 

전환대상계þ ü험료는 ü험료 ¹ÉÇÚ증Õ 장å인전용 ü장성ü험료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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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Þ½니ö.

<예Þ>
2024년 1월 15ÿÕ 전환대상계þÕ ¬É한 계þ×¬ 2024년 6월 1
ÿÕ ÷ û별þ관을 청þÝì Þì¬ 승¹Ýí 전환대상계þ÷ 장å
인전용ü험으ü 전환된 경우, ÷ û별þ관을 청þÝ기 전(2024년 1월 
15ÿ ~ 2024년 5월 31ÿ)Õ ¹É된 ü험료는 당õ년÷ ü험료 ¹É
ÇÚ증Õ 장å인전용 ü장성 ü험료ü 표Þ되É Ïì û별세æ공제 
대상Õ ÿý되É Ï으며, 장å인전용ü험으ü 전환된 ÷후(2024년 6
월 1ÿ ~ 2024년 12월 31ÿ) ¹É된 ü험료만 2024년 û별세æ공제 
대상÷ ½니ö.

  

f 제2항Õ÷ 불íÝì,<전환대상계þ÷ 장å인전용ü험으ü 전환된 õ당 
연÷Õ 제4ø(전환 취Í)Õ 따ÿ 전환을 취ÍÝ는 경우=Õ는 õ당 연÷
Õ ¹É한 º든 전환대상계þü험료¬ ü험료 ¹ÉÇÚ증Õ 장å인전용 
ü장성ü험료ü 표Þ되É Ï÷니ö. ö만, 제2ø(제출Ý류) 제1항Õ 따
ÿ 제출된 장å인증명Ý상 장å예상기간(또는 장å기간)÷ 종료¼Õ 따
ÿ 제1ø(É용¼위) 제1항 제2þÕÝ 정한 ø건을 만ùÝÉ Ï게 된 경
우Õ는 ÷ ø항÷ É용되É Ï÷니ö.

<예Þ>
2024년 1월 15ÿÕ 전환대상계þÕ ¬É한 계þ×¬ 2024년 6월 1
ÿÕ ÷ û별þ관을 청þÝì Þì¬ 승¹Ýí 전환대상계þ÷ 장å
인전용ü험으ü 전환되É으  ̧ 2024년 12월 1ÿÕ 전환을 취Í한 경
우, ÷ 전환대상계þÕ ¹É된 º든 ü험료는 õ당 연÷ ü험료 ¹É
ÇÚ증Õ 장å인전용 ü장성 ü험료ü 표Þ되É Ï으며 Íý세½Õ 
따ÿ ü험료의 100분의 15Õ õ당Ý는 ®æ÷ 종þÍý산출세æÕÝ 
공제되É Ï÷니ö.   

g 전환대상계þÕ ÷ û별þ관÷ 부¬된 ÷후 제4ø(전환 취Í)Õ 따ÿ 전
환을 취Í한 경우 또는 전환대상계þ÷ 제1ø(É용¼위) 제1항 제2þÕ
Ý 정한 ø건을 만ùÝÉ ÏÅ ÷ û별þ관의 효½÷ Çõ진 경우 õ당 
전환대상계þÕ는 ÷ û별þ관을 öÞ 부¬할 Ú Ç÷니ö. ö만, 제2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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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갱신 적용대상 특별약관

 4-1. 갱신형 항Ø방ì선(양성×)Þ료비(최Í1Þ한)(355간편¬É)
 4-2. 갱신형 항Ø방ì선(세기ø절)Þ료비(최Í1Þ한)(355간편¬É)
 4-3. 갱신형 표É항Øþ¼허¬Þ료비(최Í1Þ한)(355간편¬É)
 4-4. 갱신형 표É항Øþ¼허¬Þ료비(연간1Þ한)(355간편¬É)
 4-5. 갱신형 û정항Øþ르몬þ¼허¬Þ료비(기Ð피부Ø/½상선Ø제외)

(최Í1Þ한)(355간편¬É)

(제출Ý류) 제1항Õ 따ÿ 제출된 장å인증명Ý상 장å예상기간(또는 장
å기간)÷ 종료¼Õ 따ÿ 전환대상계þ÷ 제1ø(É용¼위) 제1항 제2þ
ÕÝ 정한 ø건을 만ùÝÉ Ï게 된 경우Õ는 ÷ ø항÷ É용되É Ï÷
니ö.

제4ø(전환 취Í)
계þ×는 전환대상계þÕ 대Ýí 장å인전용ü험으ü의 전환을 취Í할 Ú 
있으며, ÷ 경우 전환취Í 신청Ý를 ÞìÕ 제출Ýíý þ니ö.

제5ø(준용규정)
d ÷ û별þ관ÕÝ 정ÝÉ Ï은 ì항Õ 대Ýí는 전환대상계þ þ관, Íý

세½ 등 관련 ½규ÕÝ 정Ý는 ¼Õ 따¾니ö. 
e Íý세½ 등 관련½규¬ 제·¼정 또는 폐É되는 경우 변경된 ½Á을 따

¾니ö.

5-6. ×동갱신 적용대상 특별약관

제1ø(û별þ관의 É용)
÷ ×동갱신 É용대상 û별þ관(÷Ý<û별þ관=÷ÿ þ니ö)은 Å래Õ 정
한<d. 갱신형 ü장 û별þ관=Õ õ당Ý는 ü장 û별þ관(÷Ý<×동갱신 
É용대상 계þ=÷ÿ þ니ö)의 ×동갱신Õ 대Ýí Þì와 계þ×간Õ þ의
¬ 되É을 경우Õ É용þ니ö.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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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갱신 적용대상 특별약관

 4-6. 갱신형 û정항Øþ르몬þ¼허¬Þ료비(기Ð피부Ø/½상선Ø제외)(연
간1Þ한)(355간편¬É)

 4-7. 갱신형 ½상선ØÚà후þ르몬þ¼허¬Þ료비(최Í1Þ한)(355간편¬É)
 4-8. 갱신형 ö빈Þü봇ØÚà비(û정Ø제외)(최Í1Þ한)(355간편¬É)
 4-9. 갱신형 ö빈Þü봇ØÚà비(û정Ø)(최Í1Þ한)(355간편¬É)
 4-10. 갱신형 중증질환×(Ø)산정û례대상(최Í1Þ한)(355간편¬É)
 4-11. 갱신형 중증질환(뇌혈관)산정û례대상(최Í1Þ한)(355간편¬É)
 4-12. 갱신형 중증질환(뇌혈관)산정û례대상(연간1Þ한)(355간편¬É)
 4-13. 갱신형 중증질환(î장)산정û례대상(최Í1Þ한)(355간편¬É)
 4-14. 갱신형 중증질환(î장)산정û례대상(연간1Þ한)(355간편¬É)
 4-15. 갱신형 중증Ö상산정û례대상(최Í1Þ한)(355간편¬É)
 4-16. 갱신형 중증외상산정û례대상(연간1Þ한)(355간편¬É)
 4-17. 갱신형 Ø진단비(çìØ제외)(355간편¬É)
 4-18. 갱신형 질병후ç장õ(80%÷상)(355간편¬É) 
 4-19. 갱신형 질병후ç장õ(80%û만)(355간편¬É)
 4-20. 갱신형 û정면î항Øþ¼허¬Þ료비(최Í1Þ한)(355간편¬É)
 4-21. 갱신형 û정면î항Øþ¼허¬Þ료비(연간1Þ한)(355간편¬É)

제2ø(×동갱신 É용대상 계þ의 ×동갱신) 
d ×동갱신 É용대상 계þ÷ ö음  þ의 ø건을 충ùÝì, ÷ û별þ관

의 ü험기간 종료ÿ의 전ÿ까É 별÷의 의ì표Þ¬ Ç을 때Õ는 종전의 
×동갱신 É용대상 계þ(÷Ý<갱신 전 ü장계þ=÷ÿ þ니ö)÷ 만기
되는 날의 ö음날(÷Ý<갱신ÿ=÷ÿ þ니ö)Õ 동ÿ한 ü장내용으ü 
갱신되는 것으ü þ니ö.

   1. 갱신된 ×동갱신 É용대상 계þ 만기ÿ÷ Þì¬ 정한 기간 내ÿ 것
   2. 갱신ÿÕ 있õÝ 피ü험×의 ¸÷¬ Þì¬ 정한 ¸÷의 ¼위 내ÿ 것
   3. 갱신 전 ü장계þ의 ü험료¬ 정상É으ü ¹É완료 되É을 것
e 갱신계þ은 종전의 계þ÷ 만기되는 날의 ü장내용ü 동ÿþ니ö.
f 갱신계þ의 ü험기간은 갱신 전 계þ의 ü험기간ü 동ÿ한 것으ü þ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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ö. ö만, 갱신ÿ의 피ü험×의 ü험¸÷ü부ñ 갱신종료ü험¸÷(최Í 
계þ을 체결할 때 þ정한 갱신종료ü험¸÷를 말þ니ö)까É의 기간÷ 
갱신 전 계þ의 ü험기간 û만인 경우Õ는 ý 잔í기간을 ü험기간으ü 
Ýí 갱신þ니ö.

@갱신형 ü장의 ü험기간A
 44세 피ü험×¬ 10년 갱신, 갱신종료¸÷를 90세ü Ýí 갱신형 ü장을 
¬ÉÝ는 경우

  

10년 10년 10년 10년 6년

갱신ÞØ의 
¸÷ 

44세 54세 64세 74세 84세 90세

제3ø(×동갱신 É용)
d Þì는 갱신계þÕ 대Ýí 갱신전 þ관을 É용Ý며(½Á 및 ®융위원Þ

의 명Á, 제÷É인 þ관¼정Õ 따ÿ þ관÷ 변경된 경우Õ는 변경된 þ
관 É용), ü험Ö율Õ 관한 제÷ 또는 ü험료¬ ¼정된 경우Õ는 갱신ü
장계þÕ 대õÝ 갱신ÿ 현재의 제÷ 또는 ü험료를 É용þ니ö.

e Þì는 제2ø(×동갱신 É용대상 계þ의 ×동갱신)ÕÝ 정한 갱신제한 
ìç 및 제1항의 갱신ü장계þ ü험료Õ 대Ýí 갱신대상 ü장계þ의 ü
험기간÷ 끝¸기 15ÿ 전까É ý 내용을 계þ×Õ게 Ý면으ü Í내Ýí 
ü¾니ö.

f 제2항의 통É를 ¿은 날부ñ ÷ û별þ관의 ü험기간 종료ÿ의 전ÿ까É 
별÷의 의ì표Þ¬ Ç을 때Õ는 ÷ û별þ관을 ×동으ü 갱신Ýí ü¾
니ö.

g 갱신계þ의 ü험증권은 별÷ü ÀÞÝÉ Ï÷니ö.
h 계þ×¬ 갱신전 ü장계þ의 ü험료를 정상É으ü ¹ÉÝì, 갱신계þ의 

제1Þ ü험료를 갱신ÿ까É ¹ÉÝÉ Ï은 때Õ는 Þì는 14ÿ(ü험기
간÷ 1년 û만인 경우Õ는 7ÿ)÷상의 기간을 ¹É최ì(øÎ)기간으ü 
정Ýí ÷ ¹É최ì(øÎ)기간 ÍÕ ü험료¬ ¹É되É Ï은 경우Õ는 
¹É최ì(øÎ)기간÷ 끝¸는 날의 ö음날Õ ÷ û별þ관을 õ제þ니ö.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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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¹É최ì(øÎ)기간의 말ÿ÷ ñÖÿ 또는 공휴ÿÕ õ당한 때Õ는 ¹É
최ì(øÎ)기간은 ý ö음의 최Í의 평ÿÕ 만료½니ö.

j ¹É최ì(øÎ)기간 ÍÕ À생한 ììÕ 대Ýí Þì는 þ정한 ü험®을 
É¯þ니ö. ÷ 경우 계þ×는 ÊÞ 갱신계þ의 ü험료를 ¹ÉÝíý þ
니ö. 만þ, ÷ ü험료를 ¹ÉÝÉ Ï으면 Þì는 É¯할 ü험®ÕÝ ÷
를 공제할 Ú 있÷니ö.

k ü통þ관 제25-1(ü험료 ¹É면제)Õ÷ 불íÝì È롭게 갱신되는 계þ
ÕÝ는 갱신전 ü험ììü 인한 ü험료 ¹É면제를 É용ÝÉ Ï으며, õ
당 ü험료를 계Î ¹ÉÝíý þ니ö.

제4ø(×동갱신 É용대상 계þ의 ü장¼Þ)
제3ø(×동갱신 É용)의 규정Õ 따ÿ 계þ÷ 갱신되는 경우 갱신ü장계þ의 
ü장¼Þ는 갱신ÿ 당ÿ부ñ ¼Þ½니ö.

제5ø(준용규정)
÷ û별þ관ÕÝ 정ÝÉ Ï은 ì항은 ü통þ관 및 õ당 û별þ관을 따¾니ö.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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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  표

@별표1A
ü험®을 É¯할 때의 적립÷율 계산

í  분 기   간 지  ̄ 이 ×

ü장관련 
ü험®

É¯기ÿ의 ö음 날부ñ
30ÿ ÷내의 기간 ü험계þ대출÷율

É¯기ÿ의 31ÿ ÷후부ñ
60ÿ ÷내 기간

ü험계þ대출÷율
+ ¬산÷율(4.0%)

É¯기ÿ의 61ÿ ÷후부ñ
90ÿ ÷내 기간

ü험계þ대출÷율
+ ¬산÷율(6.0%)

É¯기ÿ의 91ÿ ÷후 기간 ü험계þ대출÷율
+ ¬산÷율(8.0%)

õþ환¯®
É¯ìç¬ À생한 날의 ö음날부ñ 

청íÿ까É의 기간

1년÷내 : 
평균공Þ÷율의 50%

1년Íü기간 :
평균공Þ÷율의 40%

청íÿ의 ö음 날부ñ É¯ÿ까É의 
기간 ü험계þ대출÷율

 ü) 1. É¯÷×의 계산은 연단위 ý½ü 계산Ý며, ®½연동형ü험은 ÿ× 
계산þ니ö.

     2. 계þ× 등의 ÍÈ 있는 ìçü ü험® É¯÷ É연된 때Õ는 ý õ
당기간Õ 대한 ÷×는 É¯되É Ï을 Ú 있÷니ö. ö만, Þì는 계
þ× 등÷ 분쟁ø정을 신청Ýö는 ìç만으ü ÷×É¯을 거절ÝÉ 
Ï÷니ö.

     3. ¬산÷율 É용 Þ ü통þ관 제8ø(ü험®의 É¯절ì) 제2항  þ
의 õ² Ý¸Õ õ당되는 ìçü É연된 경우Õ는 õ당기간Õ 대Ý
í ¬산÷율을 É용ÝÉ Ï÷니ö.

     4. ¬산÷율 É용 Þ ®융위원Þ 또는 ®융¼ø원÷ 정당한 ìçü 인정
Ý는 경우Õ는 õ당 기간Õ 대Ýí ¬산÷율을 É용ÝÉ Ï÷니ö.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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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2A

장 해 분 류 표

¦1  총ß

1. 장õ의 정의

1) <장õ=ÿ ý은 상õ 또는 질병Õ 대Ýí Þç된 후 신체Õ ¸Å있는 
ÇíÉ인 정신 또는 è체의 훼손상Ü 및 기·상ä 상Ü를 말한ö. ö
만, 질병ü 부상의 ü증상ü þ병증상 및 ÷Õ 대한 Þ료를 ¿는 ü정
ÕÝ ÿÞÉ으ü ¸Ð¸는 증상은 장õÕ ÿý되É Ï는ö.

2) <ÇíÉ=÷ÿ ý은 원ßÉ으ü ÞçÝ는 때 장래 Þý의 ¬ý÷ Ç는 
상ÜüÝ 정신É 또는 è체É 훼손상ÜÈ÷ 의ÞÉ으ü 인정되는 경
우를 말한ö.

3) <Þç된 후=ÿ ý은 상õ 또는 질병Õ 대한 Þ료의 효ü를 기대할 Ú 
Ç게 되ì 또한 ý 증상÷ ì정된 상Ü를 말한ö.

4) ö만, Çí히 ì정된 증상은 Å니É만 Þ료 종결 후 한ÞÉ으ü ¸Ð
¸는 장õÕ 대Ýí는 ý 기간÷ 5년 ÷상인 경우 õ당 장õ É¯률
의 20%를 장õÉ¯률ü 한ö.

5) 위 4)Õ 따ÿ 장õÉ¯률÷ 결정되É으  ̧ ý ÷후 ü장¿을 Ú 있는 
기간(계þ의 효½÷ Çõ진 경우Õ는 ü험기간÷ 10년 ÷상인 계þ은 
상õ À생ÿ 또는 질병의 진단×정ÿ부ñ 2년 ÷내ü Ýì, ü험기간
÷ 10년 û만인 계þ은 상õ À생ÿ 또는 질병의 진단×정ÿ부ñ 1년 
÷내)Õ 장õ상Ü¬ 더 ÆÖ된 때Õ는 ý ÆÖ된 장õ상Ü를 기준으ü 
장õÉ¯률을 결정한ö.

2. 신체부위

 <신체부위=ÿ ý은 d 눈 e 귀 f ß g 씹õ»거  ̧말Ý는 기· h 외
º i ÝÝ(등뼈) j 체간골 k 팔 l ö½ ßßß 손¬Ā ßß À¬Ā ßß 흉․



▶▶▶ 무배당 NH헤아림355건강보험2404(5~6종) 약관

- 588 -

ý부 장기 및 비뇨생ß기 ßß 신경계․정신Þ동의 13¼ 부위를 말Ý며, ÷
를  동ÿ한 신체부위ÿ 한ö. ö만, 좌․우의 눈, 귀, 팔, ö½, 손¬
Ā, À¬Ā은  ö른 신체부위ü 본ö.

3. 장õ의 판정

1) Ý¸의 장õ¬ 관찰방½Õ 따ÿÝ 장õ분류표상 2¬É ÷상의 신체부
위ÕÝ 장õü 평¬되는 경우Õ는 ý 중 높은 É¯률을 É용한ö.

2) 동ÿ한 신체부위Õ 2¬É ÷상의 장õ¬ À생한 경우Õ는 þ산ÝÉ Ï
ì ý 중 높은 É¯률을 É용ý을 원ß으ü 한ö. ýÿ  ̧ 신체부위
별 판정기준ÕÝ 별÷ü 정한 경우Õ는 ý 기준Õ 따른ö.

3) Ý¸의 장õ¬ ö른 장õ와 통상 파생Ý는 관계Õ 있는 경우Õ는 ý중 
높은 É¯률만을 É용Ý며, Ý¸의 장õü 둘 ÷상의 파생장õ¬ À생
Ý는 경우  파생장õ의 É¯률을 þ산한 É¯률ü 최Í 장õ의 É
¯률을 비교Ýí ý 중 높은 É¯률을 É용한ö.

4) 의ÞÉ으ü 뇌ì판정을 ¿ì þø기·ü î장½동기·을 상äÝí 인
공î½동기 등 장ÞÕ 의존Ýí 생명을 연장Ýì 있는 뇌ì상Ü는 장
õ의 판정대상Õ ÿý되É Ï는ö. ö만, 뇌ì판정을 ¿은 경우¬ Å
닌 ß¼인간상Ü(의ß÷ 전Ö Çì ìÉ의 ×ÀÉ인 움ÊÈ÷ 불¬·
Ýí ÿ상생활ÕÝ 항Þ 간þ¬ 필Ö한 상Ü)는  신체부위별 판정기
준Õ 따ÿ 평¬한ö.

5) 장õ진단ÝÕ는 d 장õ진단명 및 À생Þ기 e 장õ의 내용ü ý 정÷
f ìì와의 인ü관계 및 ìì의 관í÷ g 향후 Þ료의 문제 및 þ
전÷를 필ÚÉ으ü 기재õý 한ö. ö만, 신경계․정신Þ동 장õ의 경우 
d ¼þ(장õü 혼×Ý 활동÷ õ¼운 ì¿을 곁ÕÝ 돌ü는 것) í부 
e ½관É ÷ç 및 ¼þ의 내용을 Ý¬É으ü 기재Ýíý 한ö.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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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장õ분류별 판정기준
1. 눈의 장õ
 ¬. 장õ의 분류

장해의 분류 지¯률(%)

1) 두 눈÷ 멀É을 때
2) 한 눈÷ 멀É을 때
3) 한 눈의 교정Þ½÷ 0.02÷Ýü 된 때
4)          <         0.06      =
5)          <         0.1       =
6)          <         0.2       =
7) 한 눈의 Íí(눈동×)Õ 뚜¿한 운동장õ  ̧뚜¿한 ø절

기·장õ를 ¸긴 때
8) 한 눈Õ 뚜¿한 Þý장õ를 ¸긴 때
9) 한 눈의 눈꺼풀Õ 뚜¿한 결손을 ¸긴 때

10) 한 눈의 눈꺼풀Õ 뚜¿한 운동장õ를 ¸긴 때

100
50
35
25
15
5

10

5
10
5

  .̧ 장õ판정기준
1) Þ½장õ의 경우 공인된 Þ½검ì표Õ 따ÿ 최Í 3Þ ÷상 ï정한ö.
2) <교정Þ½=÷ÿ ý은 Í경(콘Ýú렌É를 ÿý한 º든 종류의 Þ½ 교

정Ú단)으ü 교정한 원거½ 최대교정Þ½을 말한ö. ö만, ú÷ßà
을 ¿은 환×의 경우 ú÷ßà ÷전의 Þ½상Ü를 기 준으ü 
평¬한ö.

3) <한 눈÷ 멀É을 때=ÿ ý은 Íí의 É출은 ¼론 명Ø을 ¬½É 못Ý
거 (̧<광무=) ¬우 ¬릴 Ú 있는 경우(<광ç=)를 말한ö.

4) 8한눈의 교정Þ½÷ 0.02÷Ýü 된 때9ÿ ý은 Í전Ú동(Hand 
Movement)ü1), Í전ÚÉ(Finger Counting)ü2) 상Ü를 ÿý한ö. 

 ※ü1) Í전Ú동 : ¼체를 ¼별할 정÷의 Þ½상Ü¬ Å니며 눈앞ÕÝ 
손의 움ÊÈ을 ß별할 Ú 있을 정÷의 Þ½상Ü

ü2) Í전ÚÉ : Þ표의 ¬장 큰 글í를 Ā을 Ú 있는 정÷의 Þ½
은 Å니  ̧ 눈 앞 30cm ÷내ÕÝ 손¬Ā의 ¼Ú를 
ß별할 Ú 있을 정÷의 Þ½상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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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Íí(눈동×)운동장õ의 판정은 질병의 진단 또는 외상 후 1년 ÷상÷ 
É난 뒤 ý 장õ 정÷를 평¬한ö.

6) 8Íí(눈동×)의 뚜¿한 운동장õ9 ÿ ý은 Å래의 두 경우 중 Ý¸Õ 
õ당Ý는 경우를 말한ö.

¬) 한 눈의 Íí(눈동×)의 üÞý(º½를 움Ê÷É Ïì 눈만을 움
ÊíÝ 볼 Ú 있는 ¼위)의 운동¼위¬ 정상의 1/2 ÷Ýü ¼Í
된 경우

)̧ 중î 20÷ ÷내ÕÝ ýÞ(¼체¬ 둘ü ü÷거  ̧ ½쳐 üÈ)를 ¸
긴 경우

7) 8Íí(눈동×)의 뚜¿한 ø절기·장õ9ÿ ý은 ø절½÷ 정상의 1/2 ÷
Ýü ¼Í된 경우를 말한ö. ö만, ø절½의 ¼Í를 무Þ할 Ú 있는 
50세 ÷상(장õ진단Þ 연Á 기준)의 경우Õ는 제외한ö.

8) 8뚜¿한 Þý 장õ9ÿ ý은 한 눈의 Þý ¼위¬ 정상Þý ¼위의 
60% ÷Ýü 제한된 경우를 말한ö. ÷ 경우 Þý검ì는 공인된 Þý
검ì방½으ü ï정Ý며, Þý장õ 평¬ Þ ×동Þý검ì계(골ü만 Þ
ý검ì)를 ÷용Ýí 8방향 Þý¼위 þ계를 정상¼위와 비교Ýí 평¬
한ö.

9) 8눈꺼풀Õ 뚜¿한 결손을 ¸긴 때9ÿ ý은 눈꺼풀의 결손으ü 눈을 ¼
Ý을 때 ú(검은 ×위)÷ 완전히 덮÷É Ï는 경우를 말한ö.

10) 8눈꺼풀Õ 뚜¿한 운동장õ를 ¸긴 때9ÿ ý은 눈을 떴을 때 동공을 
1/2 ÷상 덮거  ̧ 또는 눈을 ¼Ý을 때 ú을 완전히 덮을 Ú Ç는 
경우를 말한ö.

11) 외상÷  ̧ Ö상 등Õ 의Ýí Íí의 É출÷ 불¬피한 경우Õ는 외º의 
Ý상(Ý한 º÷)÷ ¬산된ö. ÷ 경우 Íí¬ É출되õ 눈×위의 øÊ
Ö몰(凹沒) 등Õ 의õ 의ÍùÈ 끼워 ³을 Ú Ç는 상Ü÷면 <뚜¿한 
Ý상(Ý한 º÷)=으ü, 의Í을 끼워 ³을 Ú 있는 상Ü÷면 <þ간의 
Ý상(Ý한 º÷)=으ü É¯률을 ¬산한ö.

12) <눈꺼풀Õ 뚜¿한 결손을 ¸긴 때=Õ õ당Ý는 경우Õ는 Ý상(Ý한 º
÷)장õ를 ÿýÝí 장õ를 평¬한 것으ü üì Ý상(Ý한 º÷)장õ
를 ¬산ÝÉ Ï는ö. ö만, Í면부의 Ý상(Ý한 º÷)은 두 ¬É 장õ
평¬ 방½ 중 피ü험×Õ게 ç½한 것을 É용한ö.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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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귀의 장õ

 ¬. 장õ의 분류
장해의 분류 지¯률(%)

1) 두 귀의 청½을 완전히 ÇÉ을 때
2) 한 귀의 청½을 완전히 Çì, ö른 귀의 청½Õ î한 장õ를 

¸긴 때
3) 한 귀의 청½을 완전히 ÇÉ을 때
4) 한 귀의 청½Õ î한 장õ를 ¸긴 때
5) 한 귀의 청½Õ þ간의 장õ를 ¸긴 때
6) 한 귀의 귓¼퀴의 대부분÷ 결손된 때
7) 평형기·Õ 장õ를 ¸긴 때

80
45

25
15
 5
10
10

 .̧ 장õ판정기준
1) 청½장õ는 순음청½검ì 결üÕ 따ÿ óÞ벨(dB : decibel)üÝ 표Þ

Ýì 3Þ ÷상 청½검ì를 äÞ한 후 É용한ö. ö만,  ï정Þ의 결
ü¾ ì÷¬ ±10dB ÷상인 경우 청성뇌간반응검ì(ABR)를 통õ ½관
É인 장õ 상Ü를 재평¬Ýíý 한ö.

2) <한 귀의 청½을 완전히 ÇÉ을 때=ÿ ý은 순음청½검ì 결ü 평균순
음îÞ¬ 90dB÷상인 경우를 말한ö.

3) <î한 장õ를 ¸긴 때=ÿ ý은 순음청½검ì 결ü 평균순음îÞ¬ 
80dB÷상인 경우Õ õ당되õ, 귀Õö 대ì 말ÝÉ Ïì는 큰Í½를 
알Å÷É 못Ý는 경우를 말한ö.

4) <þ간의 장õ를 ¸긴 때=ÿ ý은 순음청½검ì 결ü 평균순음îÞ¬ 
70dB÷상인 경우Õ õ당되õ, 50cm÷상의 거½ÕÝ는 ü통의 말Í½
를 알Å÷É 못Ý는 경우를 말한ö.

5) 순음청½검ì를 äÞÝ기 곤란Ý거 (̧청½의 ¼Í¬ 의î되É만 의ì
Í통÷ 되É Ï는 경우, 만 3세 û만의 ÍÅ ÿý) 검ì결üÕ 대한 
검증÷ 필Ö한 경우Õ는 <언õ청½검ì, È피던스 청½검ì, 청성뇌간
반응검ì(ABR), ÷음향방ì검ì= 등을 Ý¬äÞ 후 장õ를 평¬한ö.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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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ö. 귓¼퀴의 결손
1) <귓¼퀴의 대부분÷ 결손된 때=ÿ ý은 귓¼퀴의 연골부¬ 1/2÷상 결

손된 경우를 말한ö.
2) 귓¼퀴의 연골부¬ 1/2 û만 결손÷ì 청½Õ ÷상÷ Ç으면 외º의 

Ý상(Ý한 º÷)장õü만 평¬한ö.

 ÿ. 평형기·의 장õ
1) 8평형기·Õ 장õ를 ¸긴 때9ÿ ý은 전정기관 ÷상으ü üÞ 등 ÿ상

생활÷ õ¼운 상Üü Å래의 평형장õ 평¬항»별 þ산ØÚ¬ 30Ø 
÷상인 경우를 말한ö.

항목 내용 점수

검ì
Í견

양ï 전정기· Íä
양ï 전정기· ¼Í
ÿï 전정기· Íä

14
10
4

Þ료
병½

장기 통원Þ료(1년간 12Þ÷상)
장기 통원Þ료(1년간 6Þ÷상)
단기 통원Þ료(6¼월간 6Þ÷상)
단기 통원Þ료(6¼월간 6Þû만)

6
4
2
0

기·
장õ
Í견

두 눈을 ¼ì ÿõÝ기 곤란Ý거  ̧ 두 눈을 뜨ì 
10m 거½를 Ê선으ü ÿö¬ 쓰ÿÉ는 경우
두 눈을 뜨ì 10ûñ 거½를 Ê선으ü ÿö¬ 중간Õ 
균형을 è으¼ 멈Ýõý Ý는 경우
두 눈을 뜨ì 10m 거½를 Ê선으ü Ā을 때 중ÞÕ
Ý 60cm ÷상 벗õ¸는 경우

20

12

8

2) 평형기·의 장õ는 장õ판정 Ê전 1년 ÷상 ÉÎÉ인 Þ료 후 장õ¬ 
ìí되É을 때 판정Ý며, 뇌병변 í부, 전정기· ÷상 및 장õ상Ü를 
평¬Ý기 위õ Å래의 검ìø을 기Íü 한ö.
¬) 뇌Ç상검ì(CT, MRI)

)̧ 온÷Í진검ì, 전기Í진검ì(또는 비디æÍ진검ì)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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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ß의 장õ
 ¬. 장õ의 분류

장해의 분류 지¯률(%)

1) ß의 þø기·을 완전히 ÇÉ을 때
2) ß의 후기·을 완전히 ÇÉ을 때

15
 5

 .̧ 장õ판정기준
1) 8ß의 þø기·을 완전히 ÇÉ을 때9ÿ ý은 ÿ상생활ÕÝ í½þø의 

üø를 ¿É Ï는 상ÜÕÝ ßü 숨쉬는 것만으ü 정상É인 þø을 할 
Ú Çö는 것÷ 비½통기÷검ì 등 의ÞÉ으ü 인정된 검ìü ×인되
는 경우를 말한ö.

2) 8ß의 후기·을 완전히 ÇÉ을 때9ÿ ý은 후신경의 손상으ü 인
Ýí 양쪽 ß의 후기·을 완전히 Ç은 경우를 말Ý며, 후¼퇴는 
장õ의 대상으ü ÝÉ Ï는ö.

3) 양쪽 ß의 후기·은 후인É검ì, 후îÞ검ì 등을 통õ 6¼월 
÷상 ì정된 후의 완전손ä÷ ×인되õý 한ö.

4) ß의 Ý상(Ý한 º÷)장õ를 Ú반한 때Õ는 기·장õ의 É¯률ü Ý상
장õ의 É¯률을 þ산한ö.

4. 씹õ»거  ̧말Ý는 장õ
 ¬. 장õ의 분류

장해의 분류 지¯률(%)

1) 씹õ»는 기·ü 말Ý는 기· º두Õ î한 장õ를 ¸긴 때
2) 씹õ»는 기·Õ î한 장õ를 ¸긴 때
3) 말Ý는 기·Õ î한 장õ를 ¸긴 때
4) 씹õ»는 기·ü 말Ý는 기· º두Õ 뚜¿한 장õ를 ¸긴 때
5) 씹õ»는 기· 또는 말Ý는 기·Õ 뚜¿한 장õ를 ¸긴 때
6) 씹õ»는 기·ü 말Ý는 기· º두Õ þ간의 장õ를 ¸긴 때
7) 씹õ»는 기· 또는 말Ý는 기·Õ þ간의 장õ를 ¸긴 때
8) ÞÅÕ 14¼ ÷상의 결손÷ 생긴 때
9) ÞÅÕ 7¼ ÷상의 결손÷ 생긴 때
10) ÞÅÕ 5¼ ÷상의 결손÷ 생긴 때

100
80
60
40
20
10
5

20
10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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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장õ의 평¬기준
1) 씹õ»는 기·의 장õ는 윗니(상ÆÞÅ)와 Å랫니(ÝÆÞÅ)의 þ¼½

(교þ), ¼열상Ü 및 Å래ò의 ¼í운동, ü킴(연Ý)운동 등Õ 따ÿ 종
þÉ으ü 판단Ýí 결정한ö.

2) 8씹õ»는 기·Õ î한 장õ를 ¸긴 때9ÿ ý은 î한 ¼í운동 제한÷
 ̧ ÈØ운동 제한으ü ¼÷  ̧ ÷Õ 준Ý는 음료 ÷외는 î취ÝÉ 못

Ý는 경우를 말한ö.
3) 8씹õ»는 기·Õ 뚜¿한 장õ를 ¸긴 때9ÿ ý은 Å래의 경우 중 Ý

 ̧÷상Õ õ당되는 때를 말한ö.
¬) 뚜¿한 ¼í운동 제한 또는 뚜¿한 ÈØ운동 제한으ü û음 또는 

÷Õ 준Ý는 정÷의 음ß¼(ý 등)외는 î취ÝÉ 못Ý는 경우
)̧ 위‧Å래ò(상․ÝÆ)의 ¬운ó 앞니(중절Þ)간 최대 ¼í운동÷ 1cm

÷Ýü 제한되는 경우
ö) 위‧Å래ò(상․ÝÆ)의 부정교þ(전방, ï방)÷ 1.5cm÷상인 경우
ÿ) 1¼ ÷Ý의 ÞÅ만 교þ되는 상Ü
ù) 연Ý기·검ì(비디æ þÞ검ì)상 연Ý장å¬ 있ì, ç동ß î취 

Þ ø인÷ À생Ýì 연ß 외Õ는 î취¬ 불¬·한 상Ü
4) 8씹õ»는 기·Õ þ간의 장õ를 ¸긴 때9ÿ ý은 Å래의 경우 중 Ý

 ̧÷상Õ õ당되는 때를 말한ö.
¬) þ간의 ¼í운동 제한 또는 þ간의 ÈØ운동 제한으ü 부üÿ운 

ì형ß(밥, 빵 등)만 î취 ¬·한 경우
)̧ 위‧Å래ò(상․ÝÆ)의 ¬운ó 앞니(중절Þ)간 최대 ¼í운동÷ 2cm

÷Ýü 제한되는 경우
ö) 위‧Å래ò(상․ÝÆ)의 부정교þ(전방, ï방)÷ 1cm÷상인 경우
ÿ) 양ï  1¼ 또는 편ï 2¼ ÷Ý의 ÞÅ만 교þ되는 상Ü
ù) 연Ý기·검ì(비디æ þÞ검ì)상 연Ý장å¬ 있ì, ç동ß î취 

Þ 간헐É으ü ø인÷ À생Ýì 부üÿ운 ì형ß 외Õ는 î취¬ 
불¬·한 상Ü

5) ¼í장õ는 ò관절의 ÷상으ü ¼í운동 제한÷ 있는 상Ü를 말Ý며, 
최대 ¼í상ÜÕÝ 위‧Å래ò(상․ÝÆ)의 ¬운ó 앞니(중절Þ)간 거½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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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준으ü 한ö. 단, ¬운ó 앞니(중절Þ)¬ Ç는 경우Õ는 ï정¬·한 
인Ù ÞÅ간 거½의 최대Þ를 기준으ü 한ö.

6) 부정교þ은 위ò(상Æ)ü Å래ò(ÝÆ)의 부øÖü 윗니(상ÆÞÅ)와 
Å랫니(ÝÆÞÅ)¬ 전방 및 ï방으ü þ¼½Õ 제한÷ 있는 상Ü를 
말한ö.

7) 8말Ý는 기·Õ î한 장õ를 ¸긴 때9ÿ ý은 Å래의 경우 중 Ý  ̧÷
상Õ õ당되는 때를 말한ö.
¬) 언õ평¬상 ×음정×÷¬ 30%û만인 경우

)̧ 전äõ증, 운동성äõ증(브ü카äõ증)으ü 의ìÍ통÷ 불¬한 경우
8) 8말Ý는 기·Õ 뚜¿한 장õ를 ¸긴 때9ÿ ý은 Å래의 경우 중 Ý¸ 

÷상Õ õ당되는 때를 말한ö. 
¬) 언õ평¬상 ×음정×÷¬ 50%û만인 경우

)̧ 언õ평¬상 표현언õÉÚ 25 û만인 경우
9) 8말Ý는 기·Õ þ간의 장õ를 ¸긴 때9ÿ ý은 Å래의 경우 중 Ý¸ 

÷상Õ õ당되는 때를 말한ö. 
¬) 언õ평¬상 ×음정×÷¬ 75%û만인 경우

)̧ 언õ평¬상 표현언õÉÚ 65 û만인 경우
10) 말Ý는 기·의 장õ는 1년 ÷상 ÉÎÉ인 언õÞ료를 ÞÞ한 후 증

상÷ ìí되É을 때 평¬Ý며, ½관É인 검ì를 기Íü 평¬한ö.
11) 뇌‧중Ý신경계 손상(정신‧인É기· ÈÝ, 편ù비 등)으ü 인한 말Ý는 

기·의 장õ(äõ증, í음장å) 또는 씹õ»는 기·의 장õ는 신경계‧
정신Þ동 장õ 평¬와 비교Ýí ý 중 높은 É¯률 Ý¸만 인정한ö. 

12) 8ÞÅ의 결손9÷란 ÞÅ의 상ä 또는 ÀÞ된 경우를 말Ý며, ÞÅ의 
ÿ부 손상으ü ®관Þ료(크ÿ운 ü철Úý)를 ÞÞ한 경우Õ는 ÞÅ의 
ÿ부 결손을 인정Ýí 1/2¼ 결손으ü É용한ö.

13) ü철Þ료를 위õ ÀÞ한 정상ÞÅ, ùÖü 인õ ×연 ÀÞ된 ÞÅ, 
ü철(ýþÀ진, 인À÷, 온À÷ 등)한 ÞÅ, 기존 의Þ(틀니, È플란
ú 등)의 결손은 ÞÅ의 상äü 인정ÝÉ Ï는ö.

14) 상ä된 ÞÅ의 크기¬ 크든É 또는 Þ간의 간÷  ̧ ÞÅ ¼열íø 
등의 문제ü ìì와 관계Ç÷ Èü운 ÞÅ¬ 결손된 경우Õ는 ì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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ü 결손된 ÞÅ ÚÕ 따ÿ É¯률을 결정한ö.
15) õ린÷의 çÞ는 향후Õ ÇíÞü 대체되므ü 후ç장õ의 대상÷ 되

É Ï으 ,̧ 선천É으ü ÇíÞ 결손÷ 있는 경우Õ는 çÞ의 결손을 
후ç장õü 평¬한ö. 

16) ¬철성 ü철¼(신체의 ÿ부Õ 붙Æö 떼Éö 할 Ú 있는 틀니 등)의 
파손은 후ç장õ의 대상÷ 되É Ï는ö.

5. 외º의 Ý상(Ý한 º÷)장õ

 ¬. 장õ의 분류
장해의 분류 지¯률(%)

1) 외ºÕ 뚜¿한 Ý상(Ý한 º÷)을 ¸긴 때
2) 외ºÕ þ간의 Ý상(Ý한 º÷)을 ¸긴 때

15
 5

 .̧ 장õ판정기준
1) <외º=란 ĀĀ(눈, ß, 귀, É ÿý), º½, »을 말한ö.
2) <Ý상(Ý한 º÷)장õ=ÿ ý은 성형Úà(반흔성형à, À÷ÈÞ료 등 ÿ

ý)을 ÞÞ한 후Õ÷ Çí히 ¸게 되는 상Ü의 Ý상(Ý한 º÷)을 말
한ö.

3) <Ý상(Ý한 º÷)을 ¸긴 때=ÿ ý은 상Ü의 흔É, Ö상 등으ü 피부의 
변É, ºÀ의 결손, øÊ(뼈, 피부 등)의 결손 및 ý몰 등으ü 성형Ú
à을 Ýí÷ 더 ÷상 Ý상(Ý한 º÷)÷ ÇõÉÉ Ï는 경우를 말한ö.

4) öÀ성 반흔 À생Þ  판정부위(ĀĀ, º½, ») 내의 öÀ성 반흔의 
길÷ 또는 면É은 þ산Ýí 평¬한ö. 단, 길÷¬ 5mm û만의 반흔은 
þ산대상ÕÝ 제외한ö.

5) Ý상(Ý한 º÷)÷ ĀĀü º½ 또는 » 부위Õ Ā쳐 있는 경우Õ는 
º½ 또는 »Õ 있는 흉ñ의 길÷ 또는 면É의 1/2을 ĀĀ의 Ý상(Ý
한 º÷)으ü üÅ 산정한ö.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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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ö. 뚜¿한 Ý상(Ý한 º÷)
1) ĀĀ

¬) 손¼÷ 크기 1/2 ÷상의 Ý상(Ý한 º÷)
)̧ 길÷ 10cm ÷상의 Ý상 반흔(Ý한 º÷의 흉ñ) 

ö) É½ 5cm ÷상의 øÊý몰
ÿ) ß의 1/2÷상 결손

2) º½
¬) 손¼÷ 크기 ÷상의 반흔(흉ñ) 및 ºÀ결손

)̧ º½뼈의 손¼÷ 크기 ÷상의 손상 및 결손
3) »

손¼÷ 크기 ÷상의 Ý상(Ý한 º÷)

 ÿ. þ간의 Ý상(Ý한 º÷)
1) ĀĀ

¬) 손¼÷ 크기 1/4 ÷상의 Ý상(Ý한 º÷)
)̧ 길÷ 5cm ÷상의 Ý상반흔(Ý한 º÷의 흉ñ) 

ö) É½ 2cm ÷상의 øÊý몰
ÿ) ß의 1/4÷상 결손 

2) º½
¬) 손¼÷ 크기 1/2 ÷상의 반흔(흉ñ) 및 ºÀ결손

)̧ º½뼈의 손¼÷ 크기 1/2 ÷상의 손상 및 결손
3) »

손¼÷ 크기 1/2 ÷상의 Ý상(Ý한 º÷)

 ù. 손¼÷ 크기
<손¼÷ 크기=ÿ ý은 õ당 환×의 손¬Ā을 제외한 손¼÷의 크기를 
말Ý며, 12세 ÷상의 성인ÕÝ는 8×10㎝(1/2 크기는 40㎠, 1/4 크기는 
20㎠), 6~11세의 경우는 6×8㎝(1/2 크기는 24㎠, 1/4 크기는 12㎠), 
6세 û만의 경우는 4×6㎝(1/2 크기는 12㎠, 1/4 크기는 6㎠)ü 간ü
한ö.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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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ÝÝ(등뼈)의 장õ
 ¬. 장õ의 분류

장해의 분류 지¯률(%)

1) ÝÝ(등뼈)Õ î한 운동장õ를 ¸긴 때
2) ÝÝ(등뼈)Õ 뚜¿한 운동장õ를 ¸긴 때
3) ÝÝ(등뼈)Õ þ간의 운동장õ를 ¸긴 때
4) ÝÝ(등뼈)Õ î한 기형을 ¸긴 때 
5) ÝÝ(등뼈)Õ 뚜¿한 기형을 ¸긴 때
6) ÝÝ(등뼈)Õ þ간의 기형을 ¸긴 때  
7) Ý간판탈출증으ü 인한 î한 신경 장õ 
8) Ý간판탈출증으ü 인한 뚜¿한 신경 장õ
9) Ý간판탈출증으ü 인한 þ간의 신경 장õ

40
30
10
50
30
15
20
15
10

 .̧ 장õ판정기준
1) ÝÝ(등뼈)는 경ÝÕÝ 흉Ý, ÖÝ, 제1천Ý까É를 동ÿ한 부위ü 한

ö. 제2천Ý ÷Ý의 천골 및 û골은 체간골의 장õü 평¬한ö.
2) ÝÝ(등뼈)의 기형장õ는 ÝÝ체(ÝÝ뼈 몸통을 말Ý며, 횡돌기 및 þ

돌기는 제외한ö. ÷Ý ÷ 신체부위ÕÝ 같ö)의 Ù½률 또는 ÝÝ체
(ÝÝ뼈 몸통)의 만í 정÷Õ 따ÿ 평¬한ö.
¬) ÝÝ체(ÝÝ뼈 몸통)의 만í변Ö는 ½관É인 ï정방½(Cobb's 

Angle)Õ 따ÿ 골절÷ À생한 ÝÝ체(ÝÝ뼈 몸통)의 상․Ý 인Ù 
정상 ÝÝ체(ÝÝ뼈 몸통)를 ÿýÝí ï정Ý며, 생½É 정상만í
을 ì¼Ýí 평¬한ö.

)̧ ÝÝ(등뼈)의 기형장õ는 ÝÝ체(ÝÝ뼈 몸통)의 Ù½률, 골절의 
부위 등을 기준으ü 판정한ö. ÝÝ체(ÝÝ뼈 몸통)의 Ù½률은 인
Ù 상․Ý부[인Ù 상․Ý부 ÝÝ체(ÝÝ뼈 몸통)Õ 진í성 골절÷ 있
거 ,̧ öÀ성 ÝÝ골절÷ 있는 경우Õ는 골절된 ÝÝ와 ¬장 인Ù
한 상․Ý부] 정상 ÝÝ체(ÝÝ뼈 몸통)의 전방 높÷의 평균Õ 대한 
골절된 ÝÝ체(ÝÝ뼈 몸통) 전방 높÷의 ¼Í비를 Ù½률ü 정한ö.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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ö) ÝÝ(등뼈)의 기형장õ는 ÿ산Æ재õü상ü험½ ÞÞ규ßĀ상  경Ý
부, 흉Ý부, ÖÝ부ü í분Ýí 을 Ý¸의 운동단위ü ü며, 
Ý¸의 운동단위 내ÕÝ íÿ ¼의 ÝÝ체(ÝÝ뼈 몸통)Õ Ù½골
절÷ À생한 경우Õ는  ÝÝ체(ÝÝ뼈 몸통)의 Ù½률을 þ산Ý
ì, 두 ¼ ÷상의 운동단위ÕÝ 장õ¬ À생한 경우Õ는 ý 중 ¬
장 높은 É¯률을 É용한ö.

3) ÝÝ(등뼈)의 장õ는 퇴Þ성 기왕증 병변ü ìì¬ ý 증상을 ÆÖÞ
킨 부분만큼, Ê ÷ ìì와의 관í÷를 산정Ýí 평¬한ö.

4) Ý간판탈출증으ü 인한 신경 장õ는 Úà 또는 Þà(비ÚàÉ Þ료) 
후 6¼월 ÷상 É난 후Õ 평¬한ö.

5) 신경ÞÉ 검ì상 ¸Ð난 È린¼÷  ̧방ì통 등 신경×þ증상의 원인으
ü CT, MRI 등 Ç상검ìÕÝ Ý간판탈출증÷ ×인된 경우를 Ý간판탈
출증으ü 진단Ý며, Úà í부Õ 관계Ç÷ 운동장õ 및 기형장õü 평
¬ÝÉ Ï는ö.

6) î한 운동장õ란 ö음 중 õ² Ý¸Õ õ당Ý는 경우를 말한ö.
¬) ÝÝ체(ÝÝ뼈 몸통)Õ 골절 또는 탈íü 4¼ ÷상의 ÝÝ체(ÝÝ

뼈 몸통)를 çþ(Å¼õ 붙음) 또는 ì정한 상Ü
)̧ º½뼈(두¼골), 제1경Ý, 제2경Ý를 º두 çþ 또는 ì정한 상Ü

7) 뚜¿한 운동장õ란 ö음 중 õ² Ý¸Õ õ당Ý는 경우를 말한ö. 
¬) ÝÝ체(ÝÝ뼈 몸통)Õ 골절 또는 탈íü 3¼의 ÝÝ체(ÝÝ뼈 몸

통)를 çþ(Å¼õ 붙음) 또는 ì정한 상Ü 
)̧ º½뼈(두¼골)와 제1경Ý 또는 제1경Ý와 제2경Ý를 çþ 또는 

ì정한 상Ü
ö) º½뼈(두¼골)와 상위»뼈(상위경Ý: 제1, 2경Ý) ì÷Õ CT 검ì 

상, 두¼ 대후두공의 기ÈØ(basion)ü ÞÝ Þ돌기 상단ì÷의 거
½(BDI : Basion-Dental Interval)Õ 뚜¿한 ÷상전위¬ 있는 상Ü

ÿ) 상위»뼈(상위경Ý: 제1, 2경Ý) CT 검ì상, 환Ý 전방 궁(arch)의 
후방ü Þ상돌기의 전면ü의 거½(ADI: Atlanto-Dental Interval)Õ 
뚜¿한 ÷상전위¬ 있는 상Ü

8) þ간의 운동장õ
   º½뼈(두¼골)와 상위»뼈(상위경Ý: 제1, 2경Ý)를 제외한 ÝÝ체(Ý

Ý뼈 몸통)Õ 골절 또는 탈íü 2¼의 ÝÝ체(ÝÝ뼈 몸통)를 çþ(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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¼õ 붙음) 또는 ì정한 상Ü
9) î한 기형÷란 ö음 중 õ² Ý¸Õ õ당Ý는 경우를 말한ö.

¬) ÝÝ(등뼈)의 골절 또는 탈í 등으ü 35° ÷상의 ÝÝ전만증(ÝÝ
¬ 앞으ü 휘õÉ는 증상), ÝÝ후만증(ÝÝ¬ 뒤ü 휘õÉ는 증
상) 또는 20° ÷상의 ÝÝï만증(ÝÝ¬ 옆으ü 휘õÉ는 증상) 
변형÷ 있을 때

)̧ ÝÝ체(ÝÝ뼈 몸통) 한 ¼의 Ù½률÷ 60%÷상인 경우 또는 한 
운동¼위 내Õ 두 ¼ ÷상 ÝÝ체(ÝÝ뼈 몸통)의 Ù½골절ü  
ÝÝ체(ÝÝ뼈 몸통)의 Ù½률의 þ÷ 90% ÷상ÿ 때

10) 뚜¿한 기형÷란 ö음 중 õ² Ý¸Õ õ당Ý는 경우를 말한ö.
¬) ÝÝ(등뼈)의 골절 또는 탈í 등으ü 15° ÷상의 ÝÝ전만증(ÝÝ

¬ 앞으ü 휘õÉ는 증상), ÝÝ후만증(ÝÝ¬ 뒤ü 휘õÉ는 증
상) 또는 10° ÷상의 ÝÝï만증(ÝÝ¬ 옆으ü 휘õÉ는 증상) 
변형÷ 있을 때

)̧ ÝÝ체(ÝÝ뼈 몸통) 한 ¼의 Ù½률÷ 40%÷상인 경우 또는 한 
운동단위 내Õ 두 ¼ ÷상 ÝÝ체(ÝÝ뼈 몸통)의 Ù½골절ü  
ÝÝ체(ÝÝ뼈 몸통)의 Ù½률의 þ÷ 60% ÷상ÿ 때

11) þ간의 기형÷란 ö음 중 õ² Ý¸Õ õ당Ý는 경우를 말한ö.
¬) 1¼ ÷상의 ÝÝ(등뼈)의 골절 또는 탈íü 경÷(¬¼운 정÷)의 

ÝÝ전만증(ÝÝ¬ 앞으ü 휘õÉ는 증상), ÝÝ후만증(ÝÝ¬ 뒤
ü 휘õÉ는 증상) 또는 ÝÝï만증(ÝÝ¬ 옆으ü 휘õÉ는 증
상) 변형÷ 있을 때

)̧ ÝÝ체(ÝÝ뼈 몸통) 한 ¼의 Ù½률÷ 20%÷상인 경우 또는 한 
운동단위 내Õ 두 ¼ ÷상 ÝÝ체(ÝÝ뼈 몸통)의 Ù½골절ü  
ÝÝ체(ÝÝ뼈 몸통)의 Ù½률의 þ÷ 40% ÷상ÿ 때

12) 8Ý간판탈출증으ü 인한 î한 신경 장õ9란 Ý간판탈출증으ü Ý간판
을 2ù디 ÷상(또는 1ù디 Ý간판Õ 대õ 2Þ ÷상) ÚàÝì÷ ù
û신경증후군÷ À생Ýí ÝÉ의 현È한 ù비 또는 대Í변의 장õ¬ 
있는 경우

13) 8Ý간판탈출증으ü 인한 뚜¿한 신경 장õ9란 Ý간판탈출증으ü 인Ý
í Ý간판 1ù디를 ÚàÝì÷ 신경생½검ìÕÝ 명×한 신경근병증
의 Í견÷ ÉÎ되ì ÝÝ신경근의 불완전 ù비¬ 인정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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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8Ý간판탈출증으ü 인한 þ간의 신경 장õ9란 Ý간판탈출증÷ ×인되
ì 신경생½검ìÕÝ 명×한 신경근병증의 Í견÷ ÉÎ되는 경우

7. 체간골의 장õ
 ¬. 장õ의 분류

장해의 분류 지¯률(%)

1) õ깨뼈(견½골)  ̧ 골반뼈(장골, 제2천Ý ÷Ý의 천골, û골, 
좌골 ÿý)Õ 뚜¿한 기형을 ¸긴 때

2) 빗장뼈(쇄골), ¬ö뼈(흉골), 갈비뼈(³골)Õ 뚜¿한 기형을 
¸긴 때

15

10

 .̧ 장õ판정기준
1) <체간골=÷ÿ ý은 õ깨뼈(견½골), 골반뼈(장골, 제2천Ý ÷Ý의 천

골, û골, 좌골 ÿý), 빗장뼈(쇄골), ¬ö뼈(흉골), 갈비뼈(³골)를 말
Ý며 ÷를 º두 동ÿ한 부위ü 한ö.

2) <골반뼈의 뚜¿한 기형<÷ÿ ý은 Å래의 경우 중 Ý¸Õ õ당Ý는 때
를 말한ö.
¬) 천장관절 또는 Þ골문þ부¬ 분½된 상Üü Þç되É거  ̧ 좌골÷ 

2.5cm ÷상 분½된 부정çþ 상Ü
)̧ èÍ으ü 변형(결손을 ÿý)을 명½Ý게 알 Ú 있을 정÷ü 방ì

선 검ì를 통Ýí ï정한 (角) 변형÷ 20° ÷상인 경우
ö) û골의 기형은 골절÷  ̧ 탈íü 방ì선 검ìü ï정한 (角) 변

형÷ 70° ÷상 ¸은 상Ü 
3) 8빗장뼈(쇄골), ¬ö뼈(흉골), 갈비뼈(³골), õ깨뼈(견½골)Õ 뚜¿한 

기형÷ ¸은 때9ÿ ý은 방ì선 검ìü ï정한 (角) 변형÷ 20° ÷
상인 경우를 말한ö.

4) 갈비뼈(³골)의 기형은 ý ¼Ú와 정÷, 부위 등Õ 관계Ç÷ 전체를 ÿ
괄Ýí Ý¸의 장õü 취¯한ö. öÀ성³골 기형의 경우 의 
(角) 변형을 þ산ÝÉ Ïì ý 중 ¬장 높은 (角) 변형을 기준으ü 
평¬한ö.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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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번(1th)

제2번(2th)

제3번(3th)

제4번(4th)

제5번(5th)

제6번(6th)

제7번(7th)

제8번(8th)

제9번(9th)

제10번(10th)

제11번(11th)

제12번(12th)

늑골절흔
(Costal notch)

제12번 흉추
(12th thoracic vertebra)

척추연골늑
(Vertebrochondral ribs)

늑연골
(Costal cartilage)

검상돌기
(Xiphold process)

흉골체
(Body)

흉골병
(Manubrium)

흉골
(Sternum)

늑골
(Ribs)

<¬슴뼈>

장골능
(Iliac crest)

장골와
(Iliac fossa)

날개
(Ala)

관골구
(Acetabulum)

치골
(Pubis)

좌골
(Ischium)

장골
(Ilium) 천장관절(Sacroiliac joint)

천골익(Ala of sacrum)

상장골극
(Anterior superior iliac spine)

천골(Sacrum)

미골(Coccyx)

치골결절(Pubic tubercle)

치골결합(Pubic symphysis)

치골하(Subpubic angle)

치골궁
(Pubic arch)대골반(¬골반,Greater pelvis)

소골반(진골반,Lesser pelvis)

<골반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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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팔의 장õ

 ¬. 장õ의 분류
장해의 분류 지¯률(%)

1) 두 팔의 손»÷상을 ÇÉ을 때
2) 한 팔의 손»÷상을 ÇÉ을 때
3) 한 팔의 3대관절중 1관절의 기·을 완전히 ÇÉ을 때
4) 한 팔의 3대관절중 1관절의 기·Õ î한 장õ를 ¸긴 때
5) 한 팔의 3대관절중 1관절의 기·Õ 뚜¿한 장õ를 ¸긴 때
6) 한 팔의 3대관절중 1관절의 기·Õ þ간의 장õ를 ¸긴 때
7) 한 팔Õ ¬관절÷ ¸Å 뚜¿한 장õ를 ¸긴 때
8) 한 팔Õ ¬관절÷ ¸Å þ간의 장õ를 ¸긴 때
9) 한 팔의 뼈Õ 기형을 ¸긴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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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장õ판정기준
1) 골절부Õ ®Î내ì정¼ 등을 ì용ÝÆ기 때문Õ ý것÷ 기·장õ의 원

인÷ 되는 때Õ는 ý 내ì정¼ 등÷ 제거된 후 장õ를 평¬한ö. 단, 
제거¬ 불¬·한 경우Õ는 ì정¼ 등÷ 있는 상ÜÕÝ 장õ를 평¬한ö.

2) 관절을 ì용ÝÉ ÏÅ À생한 ÿÞÉ인 기·장õ(예를 ø면 캐스úü 
환부를 ì정Þ켰기 때문Õ Þç 후의 관절Õ 기·장õ¬ À생한 경우)
는 장õü 평¬ÝÉ Å니한ö.

3) <팔=÷ÿ ý은 õ깨관절(견관절)부ñ 손»관절(완관절)까É를 말한ö.
4) <팔의 3대관절=÷ÿ ý은 õ깨관절(견관절), 팔꿈Þ관절(ü관절), 손»

관절(완관절)을 말한ö.
5) <한 팔의 손» ÷상을 ÇÉ을 때=ÿ ý은 손»관절(완관절)부ñ(손»

관절 ÿý) î장Õ ¬까운 쪽ÕÝ 절단된 때를 말Ý며, 팔꿈Þ관절(ü
관절) 상부ÕÝ 절단된 경우÷ ÿý된ö.

6) 팔의 관절기· 장õ 평¬는 팔의 3대관절의 관절운동¼위 제한 등으ü 
평¬한ö. 
¬)  관절의 운동¼위 ï정은 장õ평¬ÞØ의 ÿ산Æ재õü상ü험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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ÞÞ규ßĀ 제47ø 제1항 및 제3항의 정상인의 신체  관절Õ 대
한 평균 운동¬·Çî을 기준으ü 정상÷ 및 ï정방½ 등을 따
른ö.

)̧ 관절기·장õ를 표Þ할 경우 장õ부위의 장õ÷와 정상부위의 
ï정Þ를 동ÞÕ 판단Ýí 장õ상Ü를 명×히 한ö. 단, 관절기·
장õ¬ 신경손상으ü 인한 경우Õ는 운동¼위 ï정÷ Å닌 근½ 
및 근전÷ 검ì를 기준으ü 평¬한ö.

7) 8관절 Ý¸의 기·을 완전히 ÇÉ을 때9ÿ ý은 Å래의 경우 중 Ý¸
Õ õ당Ý는 경우를 말한ö.
¬) 완전 ½Ê(관절ÿ음)

)̧ 근전÷ 검ì상 완전손상(complete injury) Í견÷ 있으면Ý ÷Ú근
½검ì(MMT)ÕÝ 근½÷ 80등 (̄zero)9인 경우

8) 8관절 Ý¸의 기·Õ î한 장õ를 ¸긴 때9ÿ ý은 Å래의 경우 중 Ý
¸Õ õ당Ý는 경우를 말한ö.
¬) õ당 관절의 운동¼위 þ계¬ 정상 운동¼위의 1/4 ÷Ýü 제한

된 경우
)̧ 인공관절÷  ̧인공골두를 ýÉ한 경우

ö) 근전÷ 검ì상 완전손상(complete injury)Í견÷ 있으면Ý ÷Ú근
½검ì(MMT)ÕÝ 근½÷ 81등 (̄trace)9인 경우

9) 8관절 Ý¸의 기·Õ 뚜¿한 장õ를 ¸긴 때9ÿ ý은 Å래의 경우 중 
Ý¸Õ õ당Ý는 경우를 말한ö. 
¬) õ당 관절의 운동¼위 þ계¬ 정상 운동¼위의 1/2 ÷Ýü 제한

된 경우
)̧ 근전÷ 검ì상 불완전한 손상(incomplete injury) Í견÷ 있으면Ý 

÷Ú근½검ì(MMT)ÕÝ 근½÷ 2등 (̄poor)인 경우
10) 8관절 Ý¸의 기·Õ þ간의 장õ를 ¸긴 때9ÿ ý은 Å래의 경우 중 

Ý¸Õ õ당Ý는 때를 말한ö.
¬) õ당 관절의 운동¼위 þ계¬ 정상 운동¼위의 3/4 ÷Ýü 제한

된 경우
)̧ 근전÷ 검ì상 불완전한 손상(incomplete injury)Í견÷ 있으면Ý 

÷Ú근½검ì(MMT)ÕÝ 근½÷ 3등 (̄fair)인 경우
11) 8¬관절ü)÷ ¸Å 뚜¿한 장õ를 ¸긴 때9ÿ ý은 상완골Õ ¬관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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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경우 또는 Ö골ü Ý골의 2¼ 뼈 º두Õ ¬관절÷ ¸은 경우를 
말한ö.

 ※ ü) ¬관절÷란, 충분한 경ü 및 골÷ßà 등 골çþ을 ÿ는ó 필Ö
한 ÚàÉ Þ료를 ÞÞÝÆ음Õ÷ 불íÝì 골절부의 çþ÷ ÷
루õÉÉ Ï는 8불çþ9 상Ü를 말Ý며, 골çþ÷ É연되는 É연
çþ은 제외한ö.

12) 8¬관절÷ ¸Å þ간의 장õ를 ¸긴 때9ÿ ý은 Ö골ü Ý골 중 õ² 
한 뼈Õ ¬관절÷ ¸은 경우를 말한ö.

13) 8뼈Õ 기형을 ¸긴 때9ÿ ý은 상완골 또는 Ö골ü Ý골Õ 변형÷ ¸
Å 정상Õ 비õ 부정çþ된  변형÷ 15° ÷상인 경우를 말한ö.

 ö. É¯률의 결정
1) 한 팔의 3대 관절 중 관절 Ý¸Õ 기·장õ¬ 생기ì ö른 관절 Ý¸

Õ 기·장õ¬ À생한 경우 É¯률은  É용Ýí þ산한ö.
2) 1상É(팔ü 손¬Ā)의 후ç장õÉ¯률은 원ßÉ으ü  þ산Ý되, 

É¯률은 60% 한÷ü 한ö.

9. ö½의 장õ
 ¬. 장õ의 분류

장해의 분류 지¯률(%)

1) 두 ö½의 À»÷상을 ÇÉ을 때
2) 한 ö½의 À»÷상을 ÇÉ을 때
3) 한 ö½의 3대관절중 1관절의 기·을 완전히 ÇÉ을 때
4) 한 ö½의 3대관절중 1관절의 기·Õ î한 장õ를 ¸긴 때
5) 한 ö½의 3대관절중 1관절의 기·Õ 뚜¿한 장õ를 ¸긴 때
6) 한 ö½의 3대관절중 1관절의 기·Õ þ간의 장õ를 ¸긴 때
7) 한 ö½Õ ¬관절÷ ¸Å 뚜¿한 장õ를 ¸긴 때
8) 한 ö½Õ ¬관절÷ ¸Å þ간의 장õ를 ¸긴 때
9) 한 ö½의 뼈Õ 기형을 ¸긴 때

10) 한 ö½¬ 5cm ÷상 짧ÅÉ거  ̧길õ진 때
11) 한 ö½¬ 3cm ÷상 짧ÅÉ거  ̧길õ진 때
12) 한 ö½¬ 1cm ÷상 짧ÅÉ거  ̧길õ진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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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장õ판정기준
1) 골절부Õ ®Î내ì정¼ 등을 ì용ÝÆ기 때문Õ ý것÷ 기·장õ의 원

인÷ 되는 때Õ는 ý 내ì정¼ 등÷ 제거된 후 장õ를 평¬한ö. 단, 
제거¬ 불¬·한 경우Õ는 ì정¼ 등÷ 있는 상ÜÕÝ 장õ를 평¬한ö.

2) 관절을 ì용ÝÉ ÏÅ À생한 ÿÞÉ인 기·장õ(예를 ø면 캐스úü 
환부를 ì정Þ켰기 때문Õ Þç 후의 관절Õ 기·장õ¬ À생한 경우)
는 장õü 평¬ÝÉ Å니한ö.

3) <ö½=ÿ ý은 Ê덩÷관절(ì관절)ü부ñ À»관절(ù관절)까É를 말한ö.
4) <ö½의 3대 관절=÷ÿ ý은 Ê덩÷관절(ì관절), 무릎관절(슬관절), 

À»관절(ù관절)을 말한ö.
5) <한 ö½의 À»÷상을 ÇÉ을 때=ÿ ý은 À»관절(ù관절)부ñ(À»

관절 ÿý) î장Õ ¬까운 쪽ÕÝ 절단된 때를 말Ý며, 무릎관절(슬관
절)의 상부ÕÝ 절단된 경우÷ ÿý된ö.

6) ö½의 관절기· 장õ 평¬는 ö½의 3대관절의 관절운동¼위 제한 및 
무릎관절(슬관절)의 동Ö성 등으ü 평¬한ö. 
¬)  관절의 운동¼위 ï정은 장õ평¬ÞØ의 ÿ산Æ재õü상ü험½ 

ÞÞ규ßĀ 제47ø 제1항 및 제3항의 정상인의 신체  관절Õ 대
한 평균 운동¬·Çî을 기준으ü 정상÷ 및 ï정방½ 등을 따
른ö. 

)̧ 관절기·장õ¬ 신경손상으ü 인한 경우Õ는 운동¼위 ï정÷ Å
닌 근½ 및 근전÷ 검ì를 기준으ü 평¬한ö.

7) 8관절 Ý¸의 기·을 완전히 ÇÉ을 때9ÿ ý은 Å래의 경우 중 Ý¸
Õ õ당Ý는 때를 말한ö. 
¬) 완전 ½Ê(관절ÿ음)

)̧ 근전÷ 검ì상 완전손상(complete injury) Í견÷ 있으면Ý ÷Ú근
½검ì(MMT)ÕÝ 근½÷ 80등 (̄zero)9인 경우

8) 8관절 Ý¸의 기·Õ î한 장õ를 ¸긴 때9ÿ ý은 Å래의 경우 중 Ý
¸Õ õ당Ý는 때를 말한ö.
¬) õ당 관절의 운동¼위 þ계¬ 정상 운동¼위의 1/4 ÷Ýü 제한

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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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공관절÷  ̧인공골두를 ýÉ한 경우 
ö) ½관É 검ì(스úÀ스 Ö스선)상 15mm ÷상의 동Ö관절(관절÷ 

흔ø½거  ̧움Ê÷는 것)÷ 있는 경우
ÿ) 근전÷ 검ì상 완전손상(complete injury) Í견÷ 있으면Ý ÷Ú근

½검ì(MMT)ÕÝ 근½÷ 81등 (̄trace)9인 경우
9) 8관절 Ý¸의 기·Õ 뚜¿한 장õ를 ¸긴 때9ÿ ý은 Å래의 경우 중 

Ý¸Õ õ당Ý는 때를 말한ö. 
¬) õ당 관절의 운동¼위 þ계¬ 정상 운동¼위의 1/2 ÷Ýü 제한

된 경우
)̧ ½관É 검ì(스úÀ스 Ö스선)상 10mm ÷상의 동Ö관절(관절÷ 

흔ø½거  ̧움Ê÷는 것)÷ 있는 경우
ö) 근전÷ 검ì상 불완전한 손상(incomplete injury)Í견÷ 있으면Ý 

÷Ú근½검ì(MMT)ÕÝ 근½÷ 2등 (̄poor)인 경우
10) 8관절 Ý¸의 기·Õ þ간의 장õ를 ¸긴 때9ÿ ý은 Å래의 경우 중 

Ý¸Õ õ당Ý는 때를 말한ö. 
¬) õ당 관절의 운동¼위 þ계¬ 정상 운동¼위의 3/4 ÷Ýü 제한

된 경우
)̧ ½관É 검ì(스úÀ스 Ö스선)상 5mm ÷상의 동Ö관절(관절÷ 흔

ø½거  ̧움Ê÷는 것)÷ 있는 경우
ö) 근전÷ 검ì상 불완전한 손상(incomplete injury)Í견÷ 있으면Ý 

÷Ú근½검ì(MMT)ÕÝ 근½÷ 3등 (̄fair)인 경우
11) 동Ö장õ 평¬ ÞÕ는 정상ïü 환ï을 비교Ýí 증¬된 ÚÞü 평¬

한ö.
12) 8¬관절ü)÷ ¸Å 뚜¿한 장õ를 ¸긴 때9ÿ ý은 대퇴골Õ ¬관절÷ 

¸은 경우 또는 경골ü 종Å½뼈의 2¼ 뼈 º두Õ ¬관절÷ ¸은 경
우를 말한ö.

※ü) ¬관절÷란, 충분한 경ü 및 골÷ßà 등 골çþ을 ÿ는ó 필Ö
한 ÚàÉ Þ료를 ÞÞÝÆ음Õ÷ 불íÝì 골절부의 çþ÷ ÷
루õÉÉ Ï는 8불çþ9 상Ü를 말Ý며, 골çþ÷ É연되는 É연
çþ은 제외한ö.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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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8¬관절÷ ¸Å þ간의 장õ를 ¸긴 때9ÿ ý은 경골ü 종Å½뼈 중 
õ² 한 뼈Õ ¬관절÷ ¸은 경우를 말한ö.

14) 8뼈Õ 기형을 ¸긴 때9ÿ ý은 대퇴골 또는 경골Õ 기형÷ ¸Å 정상
Õ 비õ 부정çþ된  변형÷ 15° ÷상인 경우를 말한ö.

15) ö½ 길÷의 단Þ 또는 ü신장은 스캐ùý램(scanogram)을 통Ýí 
ï정한ö.

 ö. É¯률의 결정
1) 한 ö½의 3대 관절중 관절 Ý¸Õ 기·장õ¬ 생기ì ö른 관절 Ý¸

Õ 기·장õ¬ À생한 경우 É¯률은  É용Ýí þ산한ö.
2) 1ÝÉ(ö½와 À¬Ā)의 후ç장õ É¯률은 원ßÉ으ü  þ산Ý

되, É¯률은 60% 한÷ü 한ö.

10. 손¬Ā의 장õ
 ¬. 장õ의 분류  

장해의 분류 지¯률(%)

1) 한 손의 5¼ 손¬Ā을 º두 ÇÉ을 때
2) 한 손의 첫째 손¬Ā을 ÇÉ을 때
3) 한 손의 첫째 손¬Ā ÷외의 손¬Ā을 ÇÉ을 때(손¬Ā 

Ý¸ùö)
4) 한 손의 5¼ 손¬Ā º두의 손¬Ā뼈 ÿ부를 ÇÉ을 때 

또는 뚜¿한 장õ를 ¸긴 때
5) 한 손의 첫째 손¬Ā의 손¬Ā뼈 ÿ부를 ÇÉ을 때 또는 

뚜¿한 장õ를 ¸긴 때
6) 한 손의 첫째 손¬Ā ÷외의 손¬Ā의 손¬Ā뼈 ÿ부를 

ÇÉ을 때 또는 뚜¿한 장õ를 ¸긴 때(손¬Ā Ý¸ùö)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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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장õ판정기준
1) 골절부Õ ®Î내ì정¼ 등을 ì용ÝÆ기 때문Õ ý것÷ 기·장õ의 원

인÷ 되는 때Õ는 ý 내ì정¼ 등÷ 제거된 후Õ 장õ를 평¬한ö.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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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 제거¬ 불¬·한 경우Õ는 ì정¼ 등÷ 있는 상ÜÕÝ 장õ를 평
¬한ö.

2) 관절을 ì용ÝÉ ÏÅ À생한 ÿÞÉ인 기·장õ(예를 ø면 캐스úü 
환부를 ì정Þ켰기 때문Õ Þç 후의 관절Õ 기·장õ¬ À생한  경
우)는 장õü 평¬ÝÉ Å니한ö. 

3) 손¬ĀÕ는 첫째 손¬ĀÕ 2¼의 손¬Ā관절÷ 있ö. ý 중 î장ÕÝ 
¬까운 쪽부ñ 중ÚÉ관절, É관절÷ÿ 한ö. 

4) ö른  ́손¬ĀÕ는 3¼의 손¬Ā관절÷ 있ö. ý 중 î장ÕÝ ¬까운 
쪽부ñ 중ÚÉ관절, 제1É관절(근위É관절) 및 제2É관절(원위É관절)
÷ÿ 부른ö.

5) 8손¬Ā을 ÇÉ을 때9ÿ ý은 첫째 손¬ĀÕÝ는 É관절부ñ î장ÕÝ 
¬까운 쪽ÕÝ, ö른  ́ 손¬ĀÕÝ는 제1É관절(근위É관절)부ñ(제1
É관절 ÿý) î장ÕÝ ¬까운 쪽으ü 손¬Ā÷ 절단되É을 때를 말한ö.

6) 8손¬Ā뼈 ÿ부를 ÇÉ을 때9ÿ ý은 첫째 손¬Ā의 É관절, ö른 ´ 
손¬Ā의 제1É관절(근위É관절)ü부ñ î장ÕÝ 먼 쪽으ü 손¬Ā 뼈
의 ÿ부¬ 절단된 경우를 말Ý며, 뼈 단면÷ 불규ßõ진 상Ü  ̧ 손¬
Ā 길÷의 단Þ Ç÷ 골편만 떨õ진 상Ü는 õ당ÝÉ Ï는ö.

7) 8손¬ĀÕ 뚜¿한 장õ를 ¸긴 때9ÿ ý은 첫째 손¬Ā의 경우 중ÚÉ
관절 또는 É관절의 Ā신(굽히ì 펴기)운동Çî÷ 정상 운동Çî의 
1/2 ÷Ý인 경우를 말Ý며, ö른  ́ 손¬ĀÕ 있õÝ는 제1, 제2É관
절의 Ā신운동Çî을 þ산Ýí 정상운동 Çî의 1/2 ÷Ý÷거  ̧ 중Ú
É관절의 Ā신(굽히ì 펴기)운동Çî÷ 정상운동Çî의 1/2 ÷Ý인 경
우를 말한ö.

8) 한 손¬ĀÕ 장õ¬ 생기ì ö른 손¬ĀÕ 장õ¬ À생한 경우, É¯
률은  É용Ýí þ산한ö. 

9) 손¬Ā의 관절기·장õ 평¬는 손¬Ā 관절의 관절운동¼위 제한 등으
ü 평¬한ö.  관절의 운동¼위 ï정은 장õ평¬ÞØ의 ÿ산Æ재õü
상ü험½ ÞÞ규ßĀ 제47ø 제1항 및 제3항의 정상인의 신체  관절
Õ 대한 평균 운동¬·Çî을 기준으ü 정상÷ 및 ï정방½ 등을 
따른ö.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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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f

말절골(Distal phalanx)

중절골(Medial phalanx)

기절골(Second proximal phalanx)

제1말절골(First distal phalanx)

기저골(근위지골)(Rist proximal phalanx)

종자골(Sesamoid bones)

제1중수(First metacarpal)

대능형골(Trapezium)

소능형골(Trapezoid)

유두골(Capitate)

요골경상돌기(styloid process radius)

주상골(Scaphoid)척골 요골
(Ulna) (Radius)

척골경상돌기
(Styloid process of ulna)

월상골(Lunate)

삼골(Triquetrum)

두상골(Pisiform)

유구골(Hamate)

중수골저
(Base of metacarpal)

중수골체
(Shaft of metacarpal)

중수골두
(Head of metacarpal)

지골저(Base of phalanx)

지골체(Shaft of phalanx)

지골두(Head of phalanx)

말절골 ø면
(Tuberosity of distal phalanx)

지골
(Phalanges)

중수골
(Metacarpal bones)

수근골
(Carpal bones)

d

g

h

원위지관절(제2지관절)

(Dipjoint)

지관절중수지관절
(Mpjoint)

근위지관절(제1지관절)
(Pipjoint)

<손¬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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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À¬Ā의 장õ

 ¬. 장õ의 분류
장해의 분류 지¯률(%)

1) 한 À의 ½스프랑관절 ÷상을 ÇÉ을 때
2) 한 À의 5¼ À¬Ā을 º두 ÇÉ을 때
3) 한 À의 첫째 À¬Ā을 ÇÉ을 때
4) 한 À의 첫째À¬Ā ÷외의 À¬Ā을 ÇÉ을 때(À¬Ā 

Ý¸ùö)
5) 한 À의 5¼ À¬Ā º두의 À¬Ā뼈 ÿ부를 ÇÉ을 때 

또는 뚜¿한 장õ를 ¸긴 때
6) 한 À의 첫째 À¬Ā의 À¬Ā뼈 ÿ부를 ÇÉ을 때 또는 

뚜¿한 장õ를 ¸긴 때
7) 한 À의 첫째 À¬Ā ÷외의 À¬Ā의 À¬Ā뼈 ÿ부를 

ÇÉ을 때 또는 뚜¿한 장õ를 ¸긴 때(À¬Ā Ý¸ùö)

40
30
10
 5

20

 8

 3

 .̧ 장õ판정기준
1) 골절부Õ ®Î내ì정¼ 등을 ì용ÝÆ기 때문Õ ý것÷ 기·장õ의 원

인÷ 되는 때Õ는 ý 내ì정¼ 등÷ 제거된 후Õ 장õ를 평¬한ö. 
단, 제거¬ 불¬·한 경우Õ는 ì정¼ 등÷ 있는 상ÜÕÝ 장õ를 평
¬한ö.

2) 관절을 ì용ÝÉ ÏÅ À생한 ÿÞÉ인 기·장õ(예를 ø면 캐스úü 
환부를 ì정Þ켰기 때문Õ Þç 후의 관절Õ 기·장õ¬ À생한  경
우)는 장õü 평¬ÝÉ Å니한ö. 

3) 8À¬Ā을 ÇÉ을 때9ÿ ý은 첫째 À¬ĀÕÝ는 É관절부ñ î장Õ 
¬까운 쪽을, ¸ºÉ  ́ À¬ĀÕÝ는 제1É관절(근위É관절)부ñ(제1
É관절 ÿý) î장ÕÝ ¬까운 쪽을 ÇÉ을 때를 말한ö.

4) ½스프랑 관절 ÷상ÕÝ Ç은 때ÿ ý은 ù근-중ù골간 관절 ÷상Õ
Ý 절단된 경우를 말한ö.

5) 8À¬Ā뼈 ÿ부를 ÇÉ을 때9ÿ ý은 첫째 À¬Ā의 É관절, ö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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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측설상골
(Media cunelform)

중간설상골
(Intermediate cuneiform)

주상골
(Navicular)

거골
(Talus)

말절골(Distal)

중절골(Middle)

기절골(Proximal)

중ù골(metatarsal bones)

외측설상골(Lateral cuneiform)

입방골(Cuboid)

리스프랑 관절(Lisfranc joint)

종골(calcaneus)

주상골(Navicular)

중간설상골(Intermediate cuneiform)
외측설상골(Lateral cuneiform)

제5중ù골(Fifth metatarsal)입방골(Cuboid)

종골(Calcaneus)

거골(Talus)

À¬Ā의 제1É관절(근위É관절)ü부ñ î장ÕÝ 먼 쪽으ü À¬Ā 뼈 
ÿ부¬ 절단된 경우를 말Ý며, 뼈 단면÷ 불규ßõ진 상Ü  ̧ À¬Ā 
길÷의 단Þ Ç÷ 골편만 떨õ진 상Ü는 õ당ÝÉ Ï는ö.

6) 8À¬ĀÕ 뚜¿한 운동장õ를 ¸긴 때9ÿ ý은 첫째 À¬Ā의 경우Õ 
중ùÉ관절ü É관절의 Ā신(굽히ì 펴기)운동¼위 þ계¬ 정상 운동 
¬·Çî의 1/2÷Ý¬ 된 경우를 말Ý며, ö른  ́ À¬ĀÕ 있õÝ는 
중ùÉ관절의 신전운동¼위만을 평¬Ýí 정상운동¼위의 1/2÷Ýü 
제한된 경우를 말한ö. 

7) 한 À¬ĀÕ 장õ¬ 생기ì ö른 À¬ĀÕ 장õ¬ À생한 경우, É¯
률은  É용Ýí þ산한ö.

8) À¬Ā 관절의 운동¼위 ï정은 장õ평¬ÞØ의 ÿ산Æ재õü상ü험½ 
ÞÞ규ßĀ 제47ø 제1항 및 제3항의 정상인의 신체  관절Õ 대한 
평균 운동¬·Çî을 기준으ü 정상÷ 및 ï정방½ 등을 따른ö.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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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위지관절(제2지관절)

(Dipjoint)

지관절

리스프랑 관절
(Lisfranc joint)

근위지관절(제1지관절)
(Pipjoint)

증ù지관절
(Mpjoint)

<발¬락>

12. 흉 ․ ý부장기 및 비뇨생ß기의 장õ

 ¬. 장õ의 분류

장해의 분류 지¯률(%)

1) î장 기·을 ÇÉ을 때
2) 흉ý부장기 또는 비뇨생ß기 기·을 ÇÉ을 때
3) 흉ý부장기 또는 비뇨생ß기 기·Õ î한 장õ를 ¸긴 때
4) 흉ý부장기 또는 비뇨생ß기 기·Õ 뚜¿한 장õ를 ¸긴 때
5) 흉ý부장기 또는 비뇨생ß기 기·Õ þ간의 장õ를 ¸긴 때

100
 75
 50
 30
 15

 .̧ 장õ의 판정기준
1) 8î장 기·을 ÇÉ을 때9ÿ ý은 î장 ÷ß을 한 경우를 말한ö.
2) 8흉ý부장기 또는 비뇨생ß기 기·을 ÇÉ을 때9ÿ ý은 Å래의 경우 

중 Ý¸Õ õ당Ý는 때를 말한ö.
¬) 폐, 신장, 또는 간장의 장기÷ß을 한 경우

)̧ 장기÷ß을 ÝÉ ÏìÝ는 생명çÉ¬ 불¬·Ýí 혈æþÞ, ýú
þÞ 등 의료ÜÞ를 평생ñý ¿Åý 할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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ö) 방광의 È장기·ü ¼뇨기·을 완전히 상ä한 때
3) 8흉ý부장기 또는 비뇨생ß기 기·Õ î한 장õ를 ¸긴 때9ÿ ý은 Å

래의 경우 중 Ý¸Õ õ당Ý는 때를 말한ö.
¬) 위, 대장(결장∼Ê장) 또는 췌장의 전부를 잘ÿ내É을 때

)̧ Í장을 3/4 ÷상 잘ÿ내É을 때 또는 잘ÿ낸 Í장의 길÷¬ 3m 
÷상ÿ 때

ö) 간장의 3/4 ÷상을 잘ÿ내É을 때 
ÿ) 양쪽 ì환 또는 양쪽 난Í를 º두 ÇÉ을 때

4) 8흉ý부장기 또는 비뇨생ß기 기·Õ 뚜¿한 장õ를 ¸긴 때9ÿ ý은 
Å래의 경우 중 Ý¸Õ õ당Ý는 때를 말한ö.
¬) 한쪽 폐 또는 한쪽 신장을 전부 잘ÿ내É을 때 

)̧ 방광 기·상äü ÇíÉ인 Ö÷루, 방광루, Ö관 장문þ 상Ü
ö) 위, 췌장을 50% ÷상 잘ÿ내É을 때
ÿ) 대장절제, 항문 괄þ근 등의 기·장õü ÇíÉ으ü 장루, 인공항

문을 설Þ한 경우(Þ료ü정ÕÝ ÿÞÉ으ü À생Ý는 경우는 제외)
ù) î장기· ÷상으ü 인공î½동기를 ÇíÉ으ü ýÉ한 경우
¼) Ö÷괄þ근 등의 기·장õü ÇíÉ으ü 인공Ö÷괄þ근을 설Þ한 

경우
5) 8흉ý부장기 또는 비뇨생ß기 기·Õ þ간의 장õ를 ¸긴 때9ÿ ý은 

Å래의 경우 중 Ý¸Õ õ당Ý는 때를 말한ö.
¬) 방광의 용량÷ 50cc ÷Ýü 위Þ되É거  ̧ Ö÷협í, ¼뇨기· 상

äü ÇíÉ인 간헐É 인공Ö÷¬ 필Ö한 때
)̧ 음경의 1/2 ÷상÷ 결손되É거  ̧ 질í 협í으ü 성생활÷ 불¬·

한 때
ö) 폐질환 또는 폐 부분절제à 후 ÿ상생활ÕÝ þø곤란으ü ÉÎÉ

인 산ÍÞ료¬ 필ÖÝ며, 폐기· 검ì(PFT)상 폐환기 기·(1Í간 
ù½성 þ기량, FEV1)÷ 정상예ïÞ의 40% ÷Ýü ÈÝ된 때 

6) 흉ý부, 비뇨생ß기계 장õ는 질병 또는 외상의 ÊÙ 결üü 인한 장
õ를 말Ý며, ùÖÕ 의한 기·장õ 또는 질병÷  ̧ 외상÷ Ç는 상Ü
ÕÝ 예방É으ü 장기를 절제, É출한 경우는 장õü üÉ Ï는ö.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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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상기 흉ý부 및 비뇨생ß기계 장õ항»Õ 명기되É Ï은 기Ð 장õ상
ÜÕ 대õÝ는 8<붙È> ÿ상생활 기본동Ø(ADLs) 제한 장õ평¬표9Õ 
õ당Ý는 장õ¬ 있을 때 ADLs 장õ É¯률을 준용한ö.

8) 상기 장õ항»Õ õ당되É Ï는 장기간의 간병÷ 필Ö한 만성질환(만
성간질환, 만성폐쇄성폐질환 등)은 장õ의 평¬ 대상으ü 인정ÝÉ Ï
는ö.

13. 신경계 ․ 정신Þ동 장õ
 ¬. 장õ의 분류

장해의 분류 지¯률(%)

1) 신경계Õ 장õ¬ ¸Å ÿ상생활 기본동ØÕ 제한을 ¸긴 때
2) 정신Þ동Õ þî한 장õ를 ¸긴 때
3) 정신Þ동Õ î한 장õ를 ¸긴 때
4) 정신Þ동Õ 뚜¿한 장õ를 ¸긴 때 
5) 정신Þ동Õ þ간의 장õ를 ¸긴 때
6) 정신Þ동Õ 경û한 장õ를 ¸긴 때
7) þî한 Þý : CDR Ý÷ 5Ø
8) î한 Þý : CDR Ý÷ 4Ø
9) 뚜¿한 Þý : CDR Ý÷ 3Ø

10) þ간의 Þý : CDR Ý÷ 2Ø
11) î한 간질ÀØ÷ ¸Ý을 때
12) 뚜¿한 간질ÀØ÷ ¸Ý을 때
13) þ간의 간질ÀØ÷ ¸Ý을 때

10~100
100
75
50
25
10

100
80
60
40
70
40
10

 .̧ 장õ판정기준
1) 신경계

¬) <신경계Õ 장õ를 ¸긴 때=ÿ ý은 뇌, ÝÚ 및 말Í신경계Õ 손
상으ü 인Ýí <<붙È>ÿ상생활 기본동Ø(ADLs) 제한 장õ평¬
표=의 5¬É 기본동Ø중 Ý  ̧÷상의 동Ø÷ 제한되É을 때를 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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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ö.
)̧ 위 ¬)의 경우 <<붙È>ÿ상생활 기본동Ø(ADLs) 제한 장õ평¬

표=상 É¯률÷ 10% û만인 경우Õ는 ü장대상÷ 되는 장õü 
인정ÝÉ Ï는ö.

ö) 신경계의 장õü 인Ýí À생Ý는 ö른 신체부위의 장õ(눈, 귀, 
ß, 팔, ö½ 등)는 õ당 장õü÷ 평¬Ýì ý 중 높은 É¯률을 
É용한ö. 

ÿ) 뇌졸중, 뇌손상, ÝÚ 및 신경계의 질환 등은 À병 또는 외상 후 
12¼월 동Í ÉÎÉ으ü Þ료한 후Õ 장õ를 평¬한ö. ýÿ ,̧ 
12¼월÷ 경üÝÆö Ý더ÿ÷ 뚜¿Ý게 기· 향상÷ 진Þ되ì 
있는 경우 또는 단기간내Õ ìý÷ 예상되는 경우는 6¼월의 ¼
위내ÕÝ 장õ 평¬를 çü한ö.

ù) 장õ진단 전문의는 재활의Þü, 신경외ü 또는 신경ü 전문의ü 
한ö.

2) 정신Þ동
¬) 정신Þ동장õ는 ü험기간중Õ À생한 뇌의 질병 또는 상õ를 É은 

후 18¼월÷ 경ü한 후Õ 판정ý을 원ß으ü 한ö. 단, 질병À생 
또는 상õ를 É은 후 의ß상ä÷ 1¼월 ÷상 ÉÎ된 경우Õ는 질
병À생 또는 Ú상 후 12¼월÷ 경ü한 후Õ 판정할 Ú 있ö. 

)̧ 정신Þ동장õ는 장õ판정 Ê전 1년 ÷상 충분한 정신건½의Þü
의 전문É Þ료를 ¿은 후 Þ료Õ÷ 불íÝì 장õ¬ ìí되É을 
때 판정Ýíý Ý며, ý¿É Ï은 경우Õ는 ýü써 ì정되거  ̧중
Ý게 된 장õÕ 대õÝ는 인정ÝÉ Ï는ö.

ö) 8정신Þ동Õ þî한 장õ를 ¸긴 때9ÿ ý은 장õ판정 Ê전 1년 
÷상 ÉÎÉ인 정신건½의Þü의 Þ료를 ¿Ý으며 GAF 30Ø ÷
Ý인 상Ü를 말한ö.

ÿ) 8정신Þ동Õ î한 장õ를 ¸긴 때9ÿ ý은 장õ판정 Ê전 1년 ÷
상 ÉÎÉ인 정신건½의Þü의 Þ료를 ¿Ý으며 GAF 40Ø ÷Ý
인 상Ü를 말한ö.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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ù) 8정신Þ동Õ 뚜¿한 장õ를 ¸긴 때9ÿ ý은 장õ판정 Ê전 1년 
÷상 ÉÎÉ인 정신건½의Þü의 Þ료를 ¿Ý으며, ü건ýÉ부ì
Þ<장å정÷판정기준=의 8·½장õï정기준9ü) 상 6¼ 항» 중 
3¼ 항» ÷상ÕÝ ø¾É ÚÞ÷ 불¬·Ýí Ð인의 ÷움÷ 필
ÖÝì GAF 50Ø ÷Ý인 상Ü를 말한ö. 

※ü) ·½장õï정기준의 항» : ~ É절한 음ßî취, � 대Í변관
½, 세면, »×, 청Í 등의 청결 çÉ, � É절한 대Ö기à 및 
협øÉ인 대인관계, � 규ßÉ인 통원․þ¼ ý용, � ÍÉ품 및 
®전관½  ̧ É절한 íýÞ위, � 대중교통÷  ̧ ÿ반공공Þ설의 
÷용

¼) 8정신Þ동Õ þ간의 장õ를 ¸긴 때9ÿ ý은 장õ판정 Ê전 1년 
÷상 ÉÎÉ인 정신건½의Þü의 Þ료를 ¿Ý으며, ü건ýÉ부ì
Þ<장å정÷판정기준=의 8·½장õï정기준9 상 6¼ 항» 중 2
¼ 항» ÷상ÕÝ ø¾É ÚÞ÷ 불¬·Ýí Ð인의 ÷움÷ 필Ö
Ýì GAF 60Ø ÷Ý인 상Ü를 말한ö. 

ì) 8정신Þ동Õ 경û한 장õ를 ¸긴 때9ÿ ý은 장õ판정 Ê전 1년 
÷상 ÉÎÉ인 정신건½의Þü의 Þ료를 ¿Ý으며, ü건ýÉ부ì
Þ<장å정÷판정기준=의 8·½장õï정기준9 상 6¼ 항» 중 2
¼ 항» ÷상ÕÝ ø¾É ÚÞ÷ 불¬·Ýí Ð인의 ÷움÷ 필Ö
Ýì GAF 70Ø ÷Ý인 상Ü를 말한ö. 

Å) ÉÎÉ인 정신건½의Þü의 Þ료란 3¼월 ÷상 þ¼Þ료¬ 중단
되É ÏÝ음을 의û한ö.

×) î½ÞÉ 평¬üìÝ는 정신건½의Þü 의료기관ÕÝ äÞ되õ져
ý Ý며, ×을 ¾춘 È상î½전문¬¬ ÞÞÝì Ø성Ýíý 한ö. 

ì) 정신Þ동장õ 진단 전문의는 정신건½의Þü 전문의를 말한ö.
카) 정신Þ동장õ는 뇌의 기· 및 결손을 É증할 Ú 있는 뇌×기공명

촬Ç, 뇌전산Ö촬Ç, 뇌파 등 ½관É 근거를 기Íü 평¬한ö. ö
만, üþ×  ̧ 환×의 진à, ¼정의의 Ý정 ÿ은 인정, 한î표준Ö
¬ ÷루õÉÉ Ïì 신빙성÷ É은 검ìø(뇌 SPECT 등)은 ½관
É 근거ü 인정ÝÉ Ï는ö.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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Ð) 종 기질성 정신장õ와 외상후 간질Õ 한Ýí ü상한ö.
파) 외상후 스úÀ스장å, 우울증(반응성) 등의 질환, 정신분열증(ø현

병), 편집증, ø울증(양þ성장å), 불Í장å, 전환장å, 공ÿ장å, 
½½장å 등 종 신경증 및 종 인장å는 ü상의 대상÷ 되É 
Ï는ö.

3) Þý
¬) <Þý=ÿ ý은 정상É으ü 성Û한 뇌¬ 질병÷  ̧ 외상 후 기질성 

손상으ü 파괴되õ 한번 ßý한 ÉÉ기·÷ ÉÎÉ 또는 전반É
으ü ÈÝ되는 것을 말한ö. 

)̧ Þý의 장õ평¬는 È상É인 증상 뿐 Å니ÿ 뇌Ç상검ì(CT 및 
MRI, SPECT 등)를 기Íü 진단되õ져ý Ý며, 18¼월 ÷상 ÉÎ
É인 Þ료 후 평¬한ö. ö만, 진단ÞØÕ ÷û þî한 Þý 또는 
î한 Þýü 진Þ된 경우Õ는 6¼월간 ÉÎÉ인 Þ료 후 평¬한ö.

ö) Þý의 장õ평¬는 전문의(정신건½의Þü, 신경ü)Õ 의한 È상
ÞýÝ÷(한î판 Expanded Clinical Dementia Rating) 검ì결ü
Õ 따른ö. 

4) 뇌전증(간질)
¬) <뇌전증(간질)=÷ÿ ý은 돌ÀÉ 뇌파÷상을 ¸Ð내는 뇌질환Õ 

의거Ýí ÀØ(경련, 의ß장õ 등)을 반ýÝ는 것을 말한ö.
)̧ 간질ÀØ의 빈÷ 및 양상은 ÉÎÉ인 항간질제(항전간제) þ¼ü

÷ ø절되É Ï는 간질을 말Ý며, 진료기ýÕ 기재되õ ½관É으
ü ×인되는 간질ÀØ의 빈÷ 및 양상을 기준으ü 한ö.

ö) <î한 간질 ÀØ=÷ÿ ý은 월 8Þ ÷상의 중증ÀØ÷ 연 6¼월 
÷상의 기간Õ Ā쳐 À생Ýì, ÀØÞ çÀ된 þø장å, ø인성 
폐렴, î한 탈진, íî질, 두통, 인É장õ 등으ü Ö양관½¬ 필
Ö한 상Ü를 말한ö.

ÿ) <뚜¿한 간질 ÀØ=÷ÿ ý은 월 5Þ ÷상의 중증ÀØ 또는 월 
10Þ ÷상의 경증ÀØ÷ 연 6¼월 ÷상의 기간Õ Ā쳐 À생Ý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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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Ü를 말한ö.
ù) <þ간의 간질 ÀØ=÷ÿ ý은 월 1Þ ÷상의 중증ÀØ 또는 월 2

Þ ÷상의 경증ÀØ÷ 연 6¼월 ÷상의 기간Õ Ā쳐 À생Ý는 상
Ü를 말한ö.

¼) <중증ÀØ=÷ÿ ý은 전신경련을 동반Ý는 ÀØ으ü써 신체의 균
형을 çÉÝÉ 못Ýì 쓰ÿÉ는 ÀØ 또는 의ß장õ¬ 3분 ÷상 
ÉÎ되는 ÀØ을 말한ö.

ì) <경증ÀØ=÷ÿ ý은 운동장õ¬ À생Ý  ̧ 스스ü 신체의 균형을 
çÉ할 Ú 있는 ÀØ 또는 3분 ÷내Õ 정상으ü Þý되는 ÀØ을 
말한ö.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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ç형 제한정도에 따른 지¯률

이동
동Ø

- û별한 üø기í를 ì용ýÕ÷ 불íÝì ö른 ì¿의 계ÎÉ인 
÷움÷ Ç÷는 방¾을 ¸올 Ú Ç는 상Ü 또는 î대ÕÝ 휠체
õü 옮기기를 ÿýÝí 휠체õ ÷동Þ ö른 ì¿의 계ÎÉ인 
÷움÷ 필Ö한 상Ü (40%)

- 휠체õ 또는 ö른 ì¿의 ÷움 Ç÷는 방¾을 ¸올 Ú Ç는 상
Ü 또는 üÞ÷ 불¬·Ý  ̧스스ü 휠체õ를 밀õ ÷동÷ ¬·
한 상Ü (30%)

- »À 또는 walker를 ì용ÝÉ Ï으면 ø¾É인 üÞ÷ 불¬·
한 상Ü(20%)

- üø기í Ç÷ ø¾É인 üÞ은 ¬·Ý  ̧ üÞÞ 파Þ÷ 있으
며, 난간을 èÉ Ïì는 계단을 æ르ì 내½기¬ 불¬·한 상
Ü 또는 평ÉÕÝ 100m ÷상을 ÿÉ 못Ý는 상Ü(10%)

음ß물
섭취

- É으ü ßì를 전Ö 할 Ú Çõ 계ÎÉ으ü 튜브(비위관 또는 
위루관)  ̧ 경정þ Úæ을 통õ 부분 ÿ은 전É인 Ç양공¯을 
¿는 상Ü (20%)

- ÚÈ ì용÷ 불¬·Ýí ö른 ì¿의 계ÎÉ인 ÷움÷ Ç÷는 
ßì를 전Ö 할 Ú Ç는 상Ü(15%)

- ß¬Ā ì용은 ¬·Ý  ̧ 젓¬Ā ì용÷ 불¬·Ýí 음ß¼ î
취Õ 있õ 부분É으ü ö른 ì¿의 ÷움÷ 필Ö한 상Ü(10%)

- ø¾É인 음ß¼ î취는 ¬·Ý  ̧ 젓¬Ā을 ÷용Ýí 생선을 
¼르거  ̧음ß¼을 ×르É는 못Ý는 상Ü(5%)

배변 
배뇨

- ¼설을 돕기 위õ 설Þ한 의료장Þ  ̧ 외üÉ Þà¼을 ì용ý
Õ 있õ Ð인의 계ÎÉ인 ÷움÷ 필Ö한 상Ü, 또는 ÉÎÉ인 
çÞ÷뇨관 ýÉ상Ü, 방광루, Ö÷루, 장루상Ü (20%)

- Ö장äÕ ¬Ý 변기위Õ Î는 ÿ(Ö½을 ì용Ý는 ÿ ÿý)ü 
대Í변 후Õ 뒤Ü½Þ ö른 ì¿의 계ÎÉ인 ÷움÷ 필Ö한 상
Ü, 또는 간헐É으ü ×¬ 인공÷뇨¬ ¬·한 상Ü(CIC), 기È
귀를 ÷용한 ¼뇨,¼변 상Ü (15%)

<붙È>
일상생활 기본동Ø(ADLs) 제한 장해평¬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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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Ö장äÕ ¬는 ÿ, ¼변, ¼뇨는 ø¾É으ü ¬·Ý  ̧ 대Í변
후 뒤Ü½Õ 있õ ö른 ì¿의 ÷움÷ 필Ö한 상Ü (10%)

- 빈번Ýì 불규ß한 ¼변으ü 인õ 2Þ간 ÷상 계Î되는 Æ무를 
ÚÞÝ는 것÷ õ¼운 상Ü, 또는 ¼변, ¼뇨는 ø¾É으ü ¬
·Ý  ̧Öä®, 변ä®÷ 있는 때 (5%)

목×

- 세Í, 양Þ, 샤워, »× 등 º든 ¼인위생 관½Þ Ð인의 ÉÎ
É인 ÷움÷ 필Ö한 상Ü (10%)

- 세Í, 양ÞÞ 부분É인 ÷움 ÝÕ 혼×Ý ¬·Ý  ̧ »×÷¸ 
샤워Þ Ð인의 ÷움÷ 필Ö한 상Ü (5%)

- 세Í, 양Þ와 같은 ¼인위생관½를 ø¾É으ü ÞÞ¬·Ý¸ 
»×÷  ̧샤워Þ 부분É으ü Ð인의 ÷움÷ 필Ö한 상Ü (3%)

옷È고 
벗기

- 상·Ý의 의ý í탈Þ  ö른 ì¿의 계ÎÉ인 ÷움÷ 필Ö한 상
Ü (10%)

- 상·Ý의 의ý í탈Þ 부분É으ü ö른 ì¿의 ÷움÷ 필Ö한 
상Ü 또는 상의 또는 Ý의중 Ý¸만 혼×Ý í탈의¬ ¬·한 
상Ü (5%)

- 상·Ý의 의ýí탈Þ 혼×Ý ¬·Ý  ̧ û세동Ø(단Ý çýì 풀
기, É퍼 올½ì 내½기, 끈 묶ì 풀기 등)÷ 필Ö한 ù무½는 
Ð인의 ÷움÷  필Ö한 상Ü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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í분 수술명
수술
종류

피부, 
ç방의
Úà

1. 피부÷ßÚà(25㎠÷상인 경우), 피판Úà(피판분½
Úà, Z flap, W flap 제외) 3

2. 피부÷ßÚà(25㎠û만인 경우) 1
3. ç방절단Úà(切斷術, Mastectomy) 3
4. 기Ð ç방Úà(농양의 절¼ 및 ¼æ은 제외) 1

근골(筋骨)의 Úà
[À정à(拔釘術) 

등 내ì정¼ 제거
à은 제외ý][Þ

(쓰) · Þ은 · Þ근
(쓰根) ·Þø골(쓰
槽骨)의 ÜÞ, È
플란ú(Implant) 
등 Þü ÜÞ 및 
ÚàÕ Ú반Ý는 
것은 제외ý]>

5. 골(骨) ÷ßÚà 2
6. 두¼골(頭蓋骨, cranium) 관혈Úà
   [비골(鼻骨) · 비중(鼻中隔) · 상Æ골(NÞ骨) · Ý

Æ골(OÞ骨) · Æ관절(Þ關節)은 제외ý] 
3

7. 비골(鼻骨) Úà [비중 만í증(彎曲症)Úà 제외] 1
8. 상Æ골(NÞ骨), ÝÆ골(OÞ骨), Æ관절(Þ關節) 관혈

Úà 2
9. ÝÝ골(脊n骨), 골반골(骨盤骨), Ý간판 관혈Úà 3

10. 쇄골(鎖骨), 견½골(肩胛骨), ³골(肋骨), 흉골(胸骨) 
관혈Úà 2

11. ìÉ(四肢) 절단Úà(öÉ증Õ 대한 절단Úà은 제외ý)
  11-1. 손¬Ā, À¬Ā 절단Úà
        [골, 관절의 ÷단(離斷)Õ Ú반Ý는 것] 1

  11-2. 기Ð ìÉ(四肢)절단Úà 3
12. 절단(切斷)된 ìÉ(四肢)재ÙþÚà(再接合手術) 
    [골, 관절의 ÷단(離斷)Õ Ú반Ý는것] 3

13. ìÉ골(四肢骨), ìÉ관절(四肢關節) 관혈Úà
  13-1. 손¬Ā, À¬Ā의 골 및 관절 관혈Úà 1
  13-2. 기Ð ìÉ골(四肢骨), ìÉ관절(四肢關節) 관혈Úà 2
14. 근(筋), 건(腱), 인대(靭帶), 연골(軟骨) 관혈Úà 1

@별표3A
1~5종 수술분류표

1. ÿ반 질병 및 상õ Þ료»É의 Ú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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í분 수술명
수술
종류

þø기계·
흉부(胸部)의 Úà

15. 만성부비½ý(慢性副鼻腔炎) 근본Úà(根p手術) 1
16. 후두(喉頭) 관혈É 절제Úà 3
17. 편÷, Åóù÷ü 절제Úà 1
18. 기관(氣管), 기관É(氣管支), 폐(肺), 흉ú(胸膜) 관혈

Úà[¼흉à(開胸術, Thoracotomy)을 Ú반Ý는 것] 4
19. 폐장(肺臟) ÷ßÚà [Ú용×(受容者)Õ 한ý] 5
20. 흉ý(胸郭) 형성Úà(形成手術) 3
21. 종종양(縱隔腫瘍), 흉선 절제Úà[¼흉à을 Ú반Ý

는 것] 4

순환기계, 
비장(脾ù)의 Úà

22. 혈관관혈Úà(ÝÉ정þ류 및 손¬Ā·À¬Ā은 제외) 3
23. ÝÉ 정þ류(靜脈瘤) 근본Úà 및 손¬Ā·À¬Ā 혈

관관혈Úà 1
24. 대동þ(大動脈), 대정þ(大靜脈), 폐동þ(肺動脈), 관동

þ(冠動脈) 관혈Úà[¼흉à, ¼ýà을 Ú반Ý는 것] 5
25. îú(心膜) 관혈Úà [¼흉à을 Ú반Ý는 것] 4
26. î장내(心藏w) 관혈Úà [¼흉à을 Ú반Ý는 것] 5
27. î장 ÷ßÚà [Ú용×Õ 한ý] 5
28. 체내용(Üw() 인공î½ø율기(人工心搏끝律機, Artifi

cial pacem aker) ýÉà(埋入術) 3
29. 비장(脾ù) 절제Úà 3

ÍÖ기계의 Úà

30. ÷Ý선 절제Úà 3
  31-1. ÆÝ선, 설Ý선 절제Úà 2
  31-2. 기Ð Ðæ선 절제Úà(ÐÞ제거는 제외) 1
32. ß÷(食道) ÷단à(離斷術)
    [¼흉à, ¼ýà(開ú術, Laparotomy)을 Ú반Ý는 것] 4
33. 위 절제Úà(胃 切除手術, Gastrectomy)
    [¼ýà을 Ú반Ý는 것] 4
34. 기Ð의 위·ß÷ 관혈Úà 
    [¼흉à, ¼ýà을 Ú반Ý는 것] 3

35. 간장(肝臟), 췌장(膵臟) 관혈Úà 
    [¼ýà을 Ú반Ý는 것]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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í분 수술명
수술
종류

36. ö½(膽囊), ö÷(膽道) 관혈Úà 
    [¼ýà을 Ú반Ý는 것] 3
37. 간장 ÷ßÚà [Ú용×Õ 한ý, ¼ýà을 Ú반Ý는 것] 5
38. 췌장 ÷ßÚà [¼ýà을 Ú반õý Ý며 Ú용×Õ 한

ý](단, 랑게르한스 Í÷(Islet of Langerhans)세ÿ 
÷ßÚà은 제외ý)

5

39. 탈장(脫ù) 근본Úà 1
40. 전신성 ýúý(x身性 ú膜炎, Generalized 

peritonitis)Úà 2
41. 충Ú(蟲垂)절제à(충Úý관련 충Úü위 농양Úà, î

한성 ýúý Úà ÿý), ù장봉Þà(盲ù縫縮術) 2
42. Ê장탈(直ù脫) 근본Úà 1
43. Í장(小ù), 결장(結ù), Ê장(直ù), 장간ú(ù間膜) 

관혈Úà [¼ýà을 Ú반Ý는 것] (단, Ê장탈근본Ú
à은 제외)

4

비뇨기계·
생ß기계의 Úà
(인공È신 중절Ú

à은 제외ý)

44. 신장(腎臟), 방광(膀胱), 신우(腎盂), Ö관(尿管)관혈Ú
à[¼ýà을 Ú반Ý는 것, 경Ö÷É øØ 및 방광류 
교정Úà은 제외]

4

45. Ö÷ 관혈Úà [경Ö÷É øØ은 제외ý] 2
46. 방광류 교정Úà 1 
47. 신장(腎臟) ÷ßÚà(移m手術) [Ú용×Õ 한ý] 5
48. 음경(陰莖) 절단Úà(ÿ경Úà 및 음경÷¼제거Úà

은 제외) 3

49. ì환(睾丸), 부ì환(副睾丸), 정관(精管), 정É(精索), 
정½(精囊)관혈Úà, 전¾선(前立û) 관혈Úà 2

50. 음½관혈Úà 1
51. ×궁, 난Í, 난관 관혈Úà
    (단, 제왕절¼만출à 및 경질É인 øØ은 제외) 2

52. 경질É ×궁, 난Í, 난관 Úà 1
53. 질탈(膣脫)근본Úà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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í분 수술명
수술
종류

내분비
기계의 Úà

54. 뇌ÝÚ체종양(腦O垂Ü腫瘍) 절제Úà 5
55. ½상선(2狀û)·부½상선(副2狀û) 관혈Úà 3
56. 부신(副腎) 절제Úà 4

신경계의 
Úà

57. 두¼내(頭蓋w) 관혈Úà
    [¼두à(開頭術, Craniotomy)을 Ú반Ý는 것] 5
58. 신경(神經) 관혈Úà 2
59. 관혈É ÝÚ종양(脊Û腫瘍) 절제Úà 4
60. ÝÚ경ú내외(脊Û硬膜w外) 관혈Úà 3

Þ기의 
Úà
[þ¼

üÉà은 
제외]

61. Í검ÝÚ증(眼檢O垂症)Úà(Í검내반증 ÿý) 1
62. 누Í관(淚小管)형성Úà(누관튜브ýÉà ÿý) 1
63. 누½비½(淚囊鼻腔) 관혈Úà 2
64. 결ú½(結膜囊) 형성Úà 2
65. ú, 결ú, 공ú 봉þÚà 1
66. ú, 공ú ÷ßÚà 2
67. 전방(前房), 홍Ì(虹彩), ç½체(琉璃Ü) 관혈Úà 2
68. ú내장(綠w障) 관혈Úà 3
69. ½내장(白w障), Ú정체(水晶Ü) 관혈Úà 1
70. ýú½½(網膜剝離) Úà 2
71. À÷È(Laser)Õ 의한 Íí(眼球) Úà
    [Þ½Þý 및 Þ½¼선 »É의 Úà은 제외] 1
72. 냉동응ì(冷凍凝固)Õ 의한 Íí(眼球) Úà 2
73. ÍíÉ출à, øÊ충전à(組織充塡術) 3
74. Í와내종양절제Úà 3
75. 관혈É Í와내(眼窩w) ÷¼제거Úà(p物除去手術) 1
76. Í근(眼筋)관혈Úà 1

청기
(聽覺器)의 Úà

77. 관혈É ìú(鼓膜) 성형à[ìú ûÞà은 제외] 2
78. ç양동 절제à(乳樣洞切除術, mastoidectomy) 2
79. 중÷(中耳) 관혈Úà[중÷내 튜브çÞà 제외] 2
80. 중÷내(中耳w) 튜브çÞà[ìú ûÞà은 제외] 1
81. 내÷(w耳) 관혈Úà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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í분 수술명
수술
종류

상기 
÷외의 Úà[검ì, 
ÜÞ, þ¼üÉ
Ö½은 ÿýÝÉ 

Ï음]

82. 상기 ÷외의 ¼두à(開頭術) 3
83. 상기 ÷외의 ¼흉à(開胸術) 3
84. 상기 ÷외의 ¼ýà(開ú術) 2
85. 체외충파쇄Þà(Ü外衝擊破碎石術, E.S.W.L) 체외

충파Þ료à(E.S.W.T)은 제외) 1
86. 내Þ경(Fiberscope)Õ 의한 내Þ경 Úà 또는 카Ýñ

(Catheter)·ìü파 전þ 등Õ 의한 경피É Úà
  86-1. 뇌, î장 3
  86-2. 후두, 흉부장기(î장 제외), ý부장기(비뇨, 생ß

기 제외), ÝÝ, ìÉ관절(손¬Ā, À¬Ā은 제외) 2
  86-3. 비뇨, 생ß기 및 손¬Ā, À¬Ā 1

 ㈜ 1. 상기 1 ~ 85항의 Úà 중 내Þ경(Fiberscope)을 ÷용한 내Þ경 Ú
à 또는 카Ýñ(Catheter) 등Õ 의한 경피É(經皮的, Percutaneous) 
Úà은 86항을 É용þ니ö. ö만, ý½경·흉½ 경Õ 의한 Úà은 õ
당부위(1 ~ 85 항)의 Úàü É용þ니ö.

    2. 상기 3항의 Úà 중 ¸성의8ç방의 장å(N60~N64)9진단으ü ÞÞ한
8ç방절단à(Mastectomy)-피Ý절제[¸성의 í성형 ç방절제 ÿ
ý](Subcutaneous)9Úà의 경우 4항을 É용þ니ö. 

2. Æ성신생¼ Þ료 »É의 Úà
수술명 수술종류

1. 관혈É Æ성신생¼(惡性新生物) 근ÞÚà(根治手術, Radical 
curative surgery)(단, 기Ð피부Ø(C44) 제외)
[내Þ경 Úà, 카Ýñ · ìü파 전þ 등의 경피É Úà 등은 
제외ý]

  1-1. 기Ð피부Ø(C44)

5

3
2. 내Þ경 Úà, 카Ýñ․ìü파 전þ 등Õ 의한 Æ성신생¼ Úà 3
3. 상기 ÷외의 기Ð Æ성신생¼ Úà 3

 ㈜ 1. 제×½Ø·경계성종양Õ 대한 Úà은 8a. ÿ반 질병 및 상õÞ료 »
É의 Úà9 항»의 É용을 ¿÷니ö.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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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카Ýñ(Catheter)를 ÷용한 ø인·천×·þ¼üÉÖ½은 ÿýÝÉ Ï
÷니ö.

     3. 비ì형ØÕ 대한 비관혈É 근ÞÚà은 관혈É Æ성신생¼ 근ÞÚà
Õ 준Ýí 5종 Úàü 인정þ니ö.

3. Æ성신생¼ 근Þ·두¼내신생¼ 근Þ 방ì선 øì 분류표
방사선 조사 분류항목 수술종류 수술종류

1. Æ성신생¼ 근Þ 방ì선 øì
[5,000Rad ÷상의 øì(照射)를 Ý는 경우ü 한정Ý며, Æ성
신생¼ 근Þ ì÷버 ¸÷프(Cyberknife) 정위É 방ì선 Þ료
(定位的 放射線 治療, Stereotactic radiotherapy)를 ÿýý]

3

2. 두¼내 신생¼ 근Þ ¼ù ¸÷프(Gammaknife) 정위É 방ì
선 Þ료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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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Úà분류표(1~5종) ì용 Éî)

1. 8Úà9÷ÿ ý은 의ì, Þü의ì의 면허를 ¬진 ×(÷Ý <의ì=ÿ þ니ö)
¬ 피ü험×의 질병 또는 상õü 인한 Þ료를 ÊÙ»É으ü 필ÖÝöì 
인정한 경우üÝ 의료½ 제3ø(의료기관)Õ 규정한 î내의 병원÷  ̧ 의
원 또는 î외의 의료관련 ½ÕÝ 정한 의료기관ÕÝ 의ì의 관½ ÝÕ 
ÚàÝ는 것을 말þ니ö. ÷ 때 Úà÷란 <Úà분류표(1~5종)>ÕÝ 정
한 Þ위[기í를 ì용Ýí 생체(生Ü)Õ 절단(切斷, û정부위를 잘ÿ 내는 
것), 절제(切除, û정부위를 잘ÿ Çå는 것) 등의 øØ을 ¬Ý는 것[ü
건ýÉ부 산Ý 신의료기à평¬위원Þ(향후 제÷변경ÞÕ는 동 위원Þ와 
동ÿ한 기·을 ÚÞÝ는 기관)ü부ñ Í전성ü Þ료효ü를 인정¿은 최
신 Úà기½÷ ÿý½니ö]을 말þ니ö. 단, ø인(吸引, üì기 등으ü 
빨Å ø÷는 것), 천×(穿刺, ¼늘 또는 관을 꽂Å 체æ·øÊ을 뽑Å내거

 ̧ þ¼을 üÉÝ는 것) 등의 øÞ 및 신경(神經) BLOCK(신경의 ì단) 
등은 제외]를 Ý는 것을 말þ니ö.

2. 8관혈(觀血)9Úà÷ÿ ý은 병변 부위를 èÍ으ü ÊÙ ü면Ý ÚàÉ ø
Ø을 Ý기 위õ 피부Õ 절¼를 ¬Ýì 병변 부위를 ù출Þ켜Ý ÚàÝ는 
것을 말þ니ö.

3. 8근본(根p)9 ÿ은 8근Þ(根治)9Úà÷ÿ ý은 ÿÞ의 Úàü õ당 질병을 
완전히 Þç할 Ú 있는 Úà을 말þ니ö.

4. 8관혈É Æ성신생¼ 근ÞÚà9÷ÿ ý은 관혈É 방½을 통õ Æ성신생¼
의 원À 병Í를 완전히 절제 또는 É출Ýì ÿ은 ý청à을 ý께 äÞ한 
경우É니ö.

5. <Úà분류표(1~5종)> 상Õ 열거되É Ï은 선진의료É 첨단 ÚàÕ 대한 
인정 및 É용 기준: <Úà분류표(1~5종)>ÕÝ의 선진의료É 첨단 Úà
은 상기 <Úà=의 정의Õ õ당Ýíý Ýì þ¼þíÞ료, 방ì선 øìÞ
료 또는 기Ð의 ü존É Þ료ü 분류될 Ú Ç는 경우÷õý þ니ö.

   t <Úà분류표(1~5종)> 상의 Úà ÷외Õ ü건ýÉ부 산Ý 신의료기à
평¬위원Þ(향후 제÷ 변경ÞÕ는 동 위원Þ와 동ÿ한 기·을 ÚÞÝ
는 기관)ü부ñ Í전성ü Þ료효ü를 인정¿은 최신 Úà기½으ü Þ



무배당 NH헤아림355건강보험2404(5~6종) 특별약관  ◀◀◀

- 629 -

료한 경우 <Úà분류표(1~5종)> 상의 동ÿ부위 Úàü 봅니ö. ÷ 
때Õ õ당 최신Úà기½은 Úà¼Þÿü부ñ 60ÿ÷내 2Þ ÷상의 
Úà은 1Þ의 Úàü 간üÝí 1Þ의 Úàü험®을 É¯Ý며 ÷후 동
ÿ한 기준으ü 반ý É¯÷ ¬·þ니ö.

   u 단, ÷ 선진의료É 첨단 Úà÷ 본질É으ü 내Þ경(Fiberscope)Õ 의
한 내Þ경 Úà 또는 카Ýñ(Catheter) 등Õ 의한 경피É Úà인 경
우Õ는 <Úà분류표(1~5종)> 중 'a.ÿ반 질병 및 상õÞ료 »É의 
Úà' 86항 (Æ성신생¼의 경우는 'b. Æ성신생¼ Þ료»É의 Úà' 
2항)을 우선 É용þ니ö.

6. 8Æ성신생¼ 근Þ ì÷버 ¸÷프(Cyberknife) 정위É 방ì선 Þ료9ÿ ý
은 선형¬Î기(LINAC)ÕÝ À생되는 ¬는 방ì선(Pencil beam)ø을 ö
양한 ÷ÕÝ Æ성신생¼을 향õ 집중É으ü øìÝ면Ý 동ÞÕ Æ성신
생¼의 움ÊÈ을 병변 ÝÉ 장Þ를 ÷용Ýí äÞ간으ü ÝÉÝ면Ý Þ
료Ý는 방½É니ö.

7. 8두¼내 신생¼ 근Þ ¼ù¸÷프 (Gammaknife) 정위É 방ì선 Þ료9ÿ 
ý은 정위 좌표계를 ÷용Ýí ßÀú 60 방ì성 동위원Í (Co-60) ÕÝ 
¸æ는 ¼ù선을 두¼½ 내의 신생¼을 향õ 집중 øìý으ü 두¼(頭
蓋)를 열É Ïì÷ ÚàÉ 제거와 같은 효ü를 내는 Þ료를 말þ니ö.

8. ö음ü 같은 Úà은 Úàü험® É¯대상ÕÝ ü장을 제외þ니ö.
   t û용 성형상의 Úà
   u 피È(避妊) »É의 Úà 
   v 피È 및 불Èà 후 ¬È»É의 Úà
   w 검ì 및 진단을 위한 Úà [생검 (生檢), ý½경 검ì(ú腔鏡檢査)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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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É원ä
  ¬. É원ä은 3층 ÷상 또는<건Þ½=제2ø제1항제5þÕ 따른 ÉÝ

층Õ는 설Þ할 Ú Çö. ö만,<건Þ½ ÞÞÁ=제56øÕ 따른 내
Öíø(耐火構造)인 경우Õ는 3층 ÷상Õ 설Þ할 Ú 있ö.

  .̧ É원ä의 면É(½ㆍ기둥 및 Ö장ä의 면É을 제외한ö)은 환× 1
명을 Ú용Ý는 곳인 경우Õ는 10제곱ûñ ÷상÷õý Ýì(면É의 
ï정 방½은<건Þ½ ÞÞÁ=제119ø의 산정 방½Õ 따른ö. ÷
Ý 같ö) 환× 2명 ÷상을 Ú용Ý는 곳인 경우Õ는 환× 1명Õ 대
Ýí 6.3제곱ûñ ÷상으ü Ýíý 한ö.

  ö. É원äÕ 설ÞÝ는 병상 Ú는 최대 4병상(Ö양병원의 경우Õ는 6
병상)으ü 한ö. ÷ 경우  병상 간 ÷거½는 최Í 1.5ûñ ÷
상으ü 한ö.

  ÿ. É원äÕ는 손씻기 Þ설 및 환기Þ설을 설ÞÝíý 한ö.
  ù. 병상÷ 300¼ ÷상인 종þ병원Õ는 ü건ýÉ부장관÷ 정Ý는 기준

Õ 따ÿ 전ä(前室) 및 음ÙÞ설(陰壓施設) 등을 ¾춘 1인 병ä(÷
Ý "음Ù½병ä"÷ÿ 한ö)을 1¼ ÷상 설ÞÝ되, 300병상을 기
준으ü 100병상 Íü할 때 ùö 1¼의 음Ù½병ä을 Ý¬ü 설
ÞÝíý 한ö. ö만, 제2þ카»Õ 따ÿ 중환×äÕ 음Ù½병ä
을 설Þ한 경우Õ는 É원äÕ 설Þ한 것으ü 본ö.

  ¼. 병상÷ 300¼ ÷상인 Ö양병원Õ는 ü건ýÉ부장관÷ 정Ý는 기준
Õ 따ÿ Ö장ä 및 세면Þ설을 ¾춘 ½병ä을 1¼ ÷상 설ÞÝ
íý 한ö.

  ì. 산º¬ 있는 É원äÕ는 É원 중인 산º¬ 신생ÅÕ게 ºç를 »
ÿ Ú 있÷ý 산º와 신생Å¬ ý께 있을 Ú 있는 Þ설을 설ÞÝ
÷ý ù½Ýíý 한ö.

  Å. ¼ý병환×등의 É원ä은 ö른 ì¿÷  ̧ 외부Õ 대Ýí ¼ý예방
을 위한 ì단 등 필Ö한 øÞ를 Ýíý 한ö.

@별표4A
의료기관의 Þ설규격

ö음의 Þ설규은 의료½ ÞÞ규ß 제34ø(의료기관의 Þ설기준 및 규)
ÕÝ 정Ý는 별표4Õ 따르며, ½Á의 변경으ü 인Ýí 변경 또는 Ý¬되는 
ì항÷ 있는 경우Õ는 ý ì항÷ ÿýÝ는 것으ü þ니ö.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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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중환×ä 
  ¬. 병상÷ 300¼ ÷상인 종þ병원은 É원ä 병상 Ú의 100분의 5 ÷

상을 중환×ä 병상으ü 만øõý 한ö.
  .̧ 중환×ä은 출É을 통제할 Ú 있는 별÷의 단위ü ø¾되õý Ý

며, 무정전(無停電) Þ스템을 ¾Ýõý 한ö.
  ö. 중환×ä의 의ì당Êä은 중환×ä 내 또는 중환×äü ¬까운 곳

Õ 있õý 한ö.
  ÿ. 병상 1¼당 면É은 15제곱ûñ ÷상으ü Ý되, 신생Å만을 전öÝ

는 중환×ä(÷Ý "신생Å중환×ä"÷ÿ 한ö)의 병상 1¼당 면É
은 5제곱ûñ ÷상으ü 한ö. ÷ 경우 "병상 1¼당 면É"은 중환×
ä 내 간þìä, 당Êä, 청Íä, 기기ýì, 청결ä, æ¼ä, 린넨
ü관ä을 제외한 환× Øç 공간[중환×ä 내Õ 있는 간þì 스Ý
÷션(station)ü ý÷는 병상 면ÉÕ ÿý한ö]을 병상 Úü ¸눈 
면É을 말한ö.

  ù. 병상ùö 중Þ공¯ß 의료¬스Þ설, î전÷º니ñ, þ½산Í계ï
기, ÉÎÉÚæüÉ기를 ¾Ýì, 병상 Ú의 10퍼센ú ÷상 ¼Ú의 
î÷É 동þ혈Ùº니ñ, 병상 Ú의 30퍼센ú ÷상 ¼Ú의 인공þ
ø기, 병상 Ú의 70퍼센ú ÷상 ¼Ú의 üè기(신생Å중환×äÕ
만 õ당한ö)를 ¾Ýõý 한ö.

  ¼. 중환×ä 1¼ 단위(Unit)당 후두경, õ부½(ù스크 ÿý), î전÷기
ý기, 제세동기를 ¾Ýõý 한ö. ö만, 신생Å중환×ä의 경우Õ
는 제세동기 대신 광선기와 집중Þ료기를 ¾Ýõý 한ö.

  ì. 중환×äÕ는 전ö의ì를 둘 Ú 있ö. ö만, 신생Å중환×äÕ는 
전ö전문의를 두õý 한ö.

  Å. 전ö간þì를 두되, 간þì 1명당 연평균 1ÿ É원환×Ú는 1.2명
(신생Å 중환×ä의 경우Õ는 1.5명)을 ÍüÝíÝ는 Å니 된ö.

  ×. 중환×äÕ 설ÞÝ는 병상은 ½으ü부ñ 최Í 1.2ûñ ÷상, ö른 
병상으ü부ñ 최Í 2ûñ ÷상 ÷Ýí 설ÞÝíý 한ö.

  ì. 중환×äÕ는 병상 3¼당 1¼ ÷상의 손씻기 Þ설을 설ÞÝíý 
한ö.

  카. 중환×äÕ는 ü건ýÉ부장관÷ 정Ý는 기준Õ 따ÿ 병상 10¼당 
1¼ ÷상의 ½병ä 또는 음Ù½병ä을 설ÞÝíý 한ö. ÷ 
경우 음Ù½병ä은 최Í 1¼ ÷상 설ÞÝíý 한ö.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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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5A
5대골절 분류표

1. þ관Õ 규정Ý는 5대골절ü 분류되는 상병은 제8ì ¼정 한î표준질병･
ì인분류(통계청 ìÞ 제2020-175þ, 2021.1.1 ÞÞ)중 ö음Õ É은 상
병을 말Ý며, ÷후 한î표준질병·ì인분류¬ ¼정되는 경우는 ¼정된 기
준Õ 따ÿ ÷ þ관ÕÝ ü장Ý는 5대골절 õ당 í부를 판단þ니ö.

분 류 항 목 분류번호

1. º½의 으깸손상
2. »의 골절
3. 흉Ý의 골절 및 흉Ý의 öÀ골절
4. ÖÝ 및 골반의 골절
5. 대퇴골의 골절

S07
S12

S22.0~S22.1
S32
S72

 ü) 제9ì ¼정 ÷후 ÷ þ관ÕÝ ü장Ý는 5대골절 õ당í부는 피ü험×
¬ 진단된 당Þ ÞÞ되ì 있는 한î표준질병·ì인분류Õ 따ÿ 판단þ
니ö. 또한, 상기 분류표의 분류번þ와 연관성÷ 있õ, 분류번þ를 동
ÞÕ 부í ¬·한 경우 ý 상병÷ ÿýþ니ö.

2. 진단 당Þ의 한î표준질병·ì인분류Õ 따ÿ ÷ þ관ÕÝ ü장Ý는 상병
Õ 대한 ü험® É¯í부¬ 판단된 경우, ÷후 한î표준질병·ì인분류 
¼정으ü 상병분류¬ 변경되더ÿ÷ ÷ þ관ÕÝ ü장Ý는 상병 õ당 í
부를 öÞ 판단ÝÉ Ï÷니ö.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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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6A
골절(ÞÅ파절 제외) 분류표

1. þ관Õ 규정Ý는 골절(ÞÅ파절제외)ü 분류되는 상병은 제8ì ¼정 한
î표준질병･ì인분류(통계청 ìÞ 제 2020-175þ, 2021.1.1 ÞÞ)중 ö
음Õ É은 상병을 말Ý며, ÷후 한î표준질병·ì인분류¬ ¼정되는 경우
는 ¼정된 기준Õ 따ÿ ÷ þ관ÕÝ ü장Ý는 골절(ÞÅ파절제외) õ당 
í부를 판단þ니ö.

분 류 항 목 분류번호

 1. 두¼골 및 Í면골의 골절
   (ÞÅ의 파절 제외)
 2. º½의 으깸손상
 3. º½의 상세불명 손상
 4. »의 골절
 5. ³골, 흉골 및 흉Ý의 골절
 6. ÖÝ 및 골반의 골절
 7. õ깨 및 위팔의 골절
 8. Å래팔의 골절
 9. 손» 및 손부위의 골절
10. 대퇴골의 골절
11. À»을 ÿý한 Å래ö½의 골절
12. À»을 제외한 À의 골절
13. íÿ 신체부위를 î¼한 골절
14. ÝÝ의 상세불명 부위의 골절
15. 팔의 상세불명 부위의 골절
16. ö½의 상세불명 부위의 골절
17. 상세불명의 신체부위의 골절

S02
(S02.5 제외)

S07
S09.9
S12
S22
S32
S42
S52
S62
S72
S82
S92
T02
T08
T10
T12

T14.2
 ü) 제9ì ¼정 ÷후 ÷ þ관ÕÝ ü장Ý는 골절(ÞÅ파절제외) õ당í부

는 피ü험×¬ 진단된 당Þ ÞÞ되ì 있는 한î표준질병·ì인분류Õ 
따ÿ 판단þ니ö. 또한, 상기 분류표의 분류번þ와 연관성÷ 있õ, 분
류번þ를 동ÞÕ 부í ¬·한 경우 ý 상병÷ ÿýþ니ö.

2. 진단 당Þ의 한î표준질병·ì인분류Õ 따ÿ ÷ þ관ÕÝ ü장Ý는 상병
Õ 대한 ü험® É¯í부¬ 판단된 경우, ÷후 한î표준질병·ì인분류 
¼정으ü 상병분류¬ 변경되더ÿ÷ ÷ þ관ÕÝ ü장Ý는 상병 õ당 í
부를 öÞ 판단ÝÉ Ï÷니ö.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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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7A
골절 분류표

1. þ관Õ 규정Ý는 골절ü 분류되는 상병은 제8ì ¼정 한î표준질병･ì인
분류(통계청 ìÞ 제2020-175þ, 2021.1.1 ÞÞ)중 ö음Õ É은 상병을 
말Ý며, ÷후 한î표준질병·ì인분류¬ ¼정되는 경우는 ¼정된 기준Õ 
따ÿ ÷ þ관ÕÝ ü장Ý는 골절 õ당 í부를 판단þ니ö.

분 류 항 목 분류번호

 1. 두¼골 및 Í면골의 골절
 2. º½의 으깸손상
 3. º½의 상세불명 손상
 4. »의 골절
 5. ³골, 흉골 및 흉Ý의 골절
 6. ÖÝ 및 골반의 골절
 7. õ깨 및 위팔의 골절
 8. Å래팔의 골절
 9. 손» 및 손부위의 골절
10. 대퇴골의 골절
11. À»을 ÿý한 Å래ö½의 골절
12. À»을 제외한 À의 골절
13. íÿ 신체부위를 î¼한 골절
14. ÝÝ의 상세불명 부위의 골절
15. 팔의 상세불명 부위의 골절
16. ö½의 상세불명 부위의 골절
17. 상세불명의 신체부위의 골절 

S02
S07

S09.9
S12
S22
S32
S42
S52
S62
S72
S82
S92
T02
T08
T10
T12

T14.2
 ü) 제9ì ¼정 ÷후 ÷ þ관ÕÝ ü장Ý는 골절 õ당í부는 피ü험×¬ 

진단된 당Þ ÞÞ되ì 있는 한î표준질병·ì인분류Õ 따ÿ 판단þ니ö. 
또한, 상기 분류표의 분류번þ와 연관성÷ 있õ, 분류번þ를 동ÞÕ 부
í ¬·한 경우 ý 상병÷ ÿýþ니ö.

2. 진단 당Þ의 한î표준질병·ì인분류Õ 따ÿ ÷ þ관ÕÝ ü장Ý는 상병
Õ 대한 ü험® É¯í부¬ 판단된 경우, ÷후 한î표준질병·ì인분류 
¼정으ü 상병분류¬ 변경되더ÿ÷ ÷ þ관ÕÝ ü장Ý는 상병 õ당 í
부를 öÞ 판단ÝÉ Ï÷니ö.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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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8A
화상 분류표

1. þ관Õ 규정Ý는 Ö상으ü 분류되는 상병은 제8ì ¼정 한î표준질병･ì
인분류(통계청 ìÞ 제2020-175þ, 2021.1.1 ÞÞ)중 ö음Õ É은 상병
을 말Ý며, ÷후 한î표준질병·ì인분류¬ ¼정되는 경우는 ¼정된 기준
Õ 따ÿ ÷ þ관ÕÝ ü장Ý는 Ö상 õ당 í부를 판단þ니ö.

분 류 항 목 분류번호

 1. º½ 및 »의 Ö상 및 부ß
 2. 몸통의 Ö상 및 부ß
 3. 손» 및 손을 제외한 õ깨와 팔의 Ö상 및 부ß
 4. 손» 및 손의 Ö상 및 부ß
 5. À» 및 À을 제외한 ì관절 및 ö½의 Ö상 및 부ß
 6. À» 및 À의 Ö상 및 부ß
 7. 눈 및 부Î기Õ î한된 Ö상 및 부ß
 8. 기÷의 Ö상 및 부ß
 9. 기Ð 내부기관의 Ö상 및 부ß
10. íÿ 신체부위를 î¼Ý는 Ö상 및 부ß
11. 상세불명 신체부위의 Ö상 및 부ß
12. ÿý된 신체표면의 정÷Õ 따ÿ 분류된 Ö상
13. ÿý된 신체표면의 정÷Õ 따ÿ 분류된 부ß
14. 방ì선ü 관련된 피부 및 피ÝøÊ의 기Ð 장å

T20
T21
T22
T23
T24
T25
T26
T27
T28
T29
T30
T31
T32
L59

 ü) 제9ì ¼정 ÷후 ÷ þ관ÕÝ ü장Ý는 Ö상 õ당í부는 피ü험×¬ 
진단된 당Þ ÞÞ되ì 있는 한î표준질병·ì인분류Õ 따ÿ 판단þ니ö. 
또한, 상기 분류표의 분류번þ와 연관성÷ 있õ, 분류번þ를 동ÞÕ 부
í ¬·한 경우 ý 상병÷ ÿýþ니ö.

2. 진단 당Þ의 한î표준질병·ì인분류Õ 따ÿ ÷ þ관ÕÝ ü장Ý는 상병
Õ 대한 ü험® É¯í부¬ 판단된 경우, ÷후 한î표준질병·ì인분류 
¼정으ü 상병분류¬ 변경되더ÿ÷ ÷ þ관ÕÝ ü장Ý는 상병 õ당 í
부를 öÞ 판단ÝÉ Ï÷니ö.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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í 분 분류항목 분류코드

결ö

결ö A15~A19
  [ 결ö성 ýúý(A18.30+) ] K67.3*
  [ 장, ýú 및 장간ú½프절의 결ö성장å(A18.3-+) ] K93.0*
  [ 결ö관절ý(A18.01+) ] M01.1*
  [ ÝÝ의 결ö(A18.00+) ] M49.0*
  [ 뼈의 결ö(A18.02+) ] M90.0*
  [ 결ö성 방광ý(A18.11+) ] N33.0*
  [ ×궁경부의 결ö¼ý(A18.17+) ] N74.0*
  [ í성 결ö성 골반ý증질환(A18.17+) ] N74.1*
결ö의 후ç증 B90

û혈증 연쇄알균û혈증 A40
기Ð û혈증 A41

크ü÷î펠
ú-ýð병 크ü÷î펠ú-ýð병 A81.0

간질환
¼÷ÿ스 간ý B15~B19
간의 질환 K70~K77
  [ 거대세ÿ¼÷ÿ스간ý(K77.0*) ] B25.1+
  [ òÍÿ×충간ý(K77.0*) ] B58.1+

øü증 øü증 E34.8
중Ý신경
계통의 

ý증성 질환
(Úúý)

달½ 분류되É Ï은 세균성 Úúý G00
달½ 분류된 세균성 질환ÕÝ의 Úúý G01
  [ ½스Ý½Å Úúý 및 Úú뇌ý(G01*,G05.0*) ] A32.1+
  [ Úú알균Úúý(G01*) ] A39.0+

@별표9A
144대질병 분류표

@별표9-1A 27대질병 분류표

1. þ관ÕÝ 규정Ý는 27대질병으ü 분류되는 질병은 제8ì ¼정 한î표준
질병ì인분류(통계청 ìÞ 제2020-175þ, 2021.1.1 ÞÞ)중 ö음Õ É
은 질병을 말Ý며, ÷후 한î표준질병·ì인분류¬ ¼정되는 경우는 ¼정된 
기준Õ 따ÿ ÷ þ관ÕÝ ü장Ý는 27대질병 õ당 í부를 판단þ니ö.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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í 분 분류항목 분류코드

달½ 분류된 기Ð ¼ý성 및 기생충 질환ÕÝ의 Úúý G02
  [ 엔Ýü¼÷ÿ스Úúý 등(G02.0*) ] A87.0+
  [ Åóù¼÷ÿ스Úúý(G02.0*) ] A87.1+
  [ 헤르페스¼÷ÿ스Úúý(G02.0*) ] B00.3+
  [ Ú두Úúý(G02.0*) ] B01.0+
  [ 대상ÿ진Úúý(G02.0*) ] B02.1+
  [ Úúý÷ þ병된 홍î(G02.0*) ] B05.1+
  [ 신경ÞÉ þ병증을 동반한 풍진(G02.0*,G05.1*) ] B06.0+
  [ 볼거½Úúý(G02.0*) ] B26.1+
  [ 칸디öÚúý(G02.1*) ] B37.5+
  [ àÞ디æ÷ó스진균Úúý(G02.1*) ] B38.4+
기Ð 및 상세불명의 원인Õ 의한 Úúý G03

중Ý신경
계통의 

ý증성질환
(뇌및ÝÚ의 
ý증성질환)

뇌ý, ÝÚý 및 뇌ÝÚý G04
달½ 분류된 질환ÕÝ의 뇌ý, ÝÚý 및 뇌ÝÚý G05
  [ ½스Ý½Å Úúý 및 Úú뇌ý(G01*,G05.0*) ] A32.1+
  [ 엔Ýü¼÷ÿ스뇌ý 및 뇌ÝÚý(G05.1*) ] A85.0+
  [ Åóù¼÷ÿ스뇌ý 및 뇌ÝÚý(G05.1*) ] A85.1+
  [ 헤르페스¼÷ÿ스뇌ý(G05.1*) ] B00.4+
  [ Ú두뇌ý(G05.1*) ] B01.1+
  [ 대상ÿ진뇌ý(G05.1*) ] B02.0+
  [ 뇌ý÷ þ병된 홍î(G05.1*) ] B05.0+
  [ 신경ÞÉ þ병증을 동반한 풍진(G02.0*,G05.1*) ] B06.0+
  [ 볼거½뇌ý(G05.1*) ] B26.2+
두¼내 및 ÝÝ내 농양 및 èÅ종 G06
달½ 분류된 질환ÕÝ의 두¼내 및 ÝÝ내 농양 및 èÅ종 G07
  [ Å메¼성 뇌농양(G07*) ] A06.6+
두¼내 및 ÝÝ내 정þý 및 혈전정þý G08
중Ý신경계통의 ý증성 질환의 후ç증 G09

파킨슨병 파킨슨병 G20
÷ì성 파킨슨증 G21

중Ý신경
계통의 

탈ÚÍ질환
중Ý신경계통의 탈ÚÍ질환 G35~G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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í 분 분류항목 분류코드

뇌전증 뇌전증 G40
뇌전증ÉÎ상Ü G41

뇌성ù비 뇌성ù비 G80
×율신경계
통의 장å ×율신경계통의 장å G90

Ú두증 Ú두증 G91
ú내장 ú내장 H40

달½ 분류된 질환ÕÝ의  ú내장 H42

î장
질환

¯성 류ù티스열 I00~I02
만성 류ù티스î장질환 I05~I09
허혈성 î장질환 I20~I25
폐성 î장병 및 폐순환의 질환 I26~I28
기Ð 형Ü의 î장병 I30~I52
  [ Úú알균성 î장병 등((I32.0*,I39.8*,I41.0*,I52.0*) ] A39.5+
  [ 칸디öî내úý(I39.8*) ] B37.6+

뇌혈관질환 뇌혈관질환 I60~I69
동þ경Ö증 ý상경Ö증 I70
대동þ류 대동þ동þ류 및 ½½ I71

기Ð 동þ류 
½½ 기Ð 동þ류 ½½ I72

버거í병 버거í병 I73.1

폐렴

달½ 분류되É Ï은 ¼÷ÿ스폐렴 J12
폐렴연쇄알균Õ 의한 폐렴 J13
인플루엔×균Õ 의한 폐렴 J14
달½ 분류되É Ï은 세균성 폐렴 J15
달½ 분류되É Ï은 기Ð ¼ý성 병원체Õ 의한 폐렴 J16
달½ 분류된 질환ÕÝ의 폐렴 J17
  [ Ú두폐렴(J17.1*) ] B01.2+
  [ 폐렴÷ þ병된 홍î(J17.1*) ] B05.2+
  [ 거대세ÿ¼÷ÿ스폐렴(J17.1*) ] B25.0+
  [ 폐òÍÿ×충증(J17.3*) ] B58.3+
상세불명 병원체의 폐렴 J18
재향군인병 A4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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í 분 분류항목 분류코드

만성 Ý부
þø기질환

¯성인É 만성인É 명Þ되É Ï은 기관Éý J40
단순성 및 ØæÖ농성 만성 기관Éý J41
상세불명의 만성 기관Éý J42
천ß J45
천ßÉÎ상Ü J46

폐질환

폐기종 J43
기Ð 만성 폐É성 폐질환 J44
기관É×장증 J47
Ý기÷의 Ö농성 및 괴ì성 병Ü J85~J86
흉ú의 기Ð 질환 J90~J94

위·ï÷장
궤양

위궤양 K25
ï÷É장궤양 K26
상세불명 부위의 ÍÖ성 궤양 K27

¯성 췌장ý ¯성 췌장ý K85

췌장질환
췌장의 기Ð 질환 K86
달½ 분류된 질환ÕÝ의  ö½, ö÷ 및 췌장의 장å K87
  [ 거대세ÿ¼÷ÿ스췌장ý(K87.1*) ] B25.2+
  [ 볼거½췌장ý(K87.1*) ] B26.3+

신부전 신부전 N17~N19

 ü1) 제9ì ¼정 ÷후 ÷ þ관ÕÝ ü장Ý는 27대질병 õ당í부는 피ü험
×¬ 진단된 당Þ ÞÞ되ì 있는 한î표준질병·ì인분류Õ 따ÿ 판단
þ니ö. 또한, 상기 분류표의 분류번þ와 연관성÷ 있õ, 분류번þ를 
동ÞÕ 부í ¬·한 경우 ý 질병÷ ÿýþ니ö.

2. 진단 당Þ의 한î표준질병·ì인분류Õ 따ÿ ÷ þ관ÕÝ ü장Ý는 질병
Õ 대한 ü험® É¯í부¬ 판단된 경우, ÷후 한î표준질병·ì인분류 
¼정으ü 질병분류¬ 변경되더ÿ÷ ÷ þ관ÕÝ ü장Ý는 질병 õ당 í
부를 öÞ 판단ÝÉ Ï÷니ö.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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í 분 분류항목 분류코드

당뇨병

1형 당뇨병 E10
2형 당뇨병 E11
Ç양äø-관련 당뇨병 E12
기Ð 명Þ된 당뇨병 E13
상세불명의 당뇨병 E14
당뇨병성 단ÿ신경병증 G59.0
당뇨병성 öÀ신경병증 G63.2
당뇨병성 ½내장 H28.0
당뇨병성 ýú병증 H36.0
당뇨병성 관절병증 M14.2
당뇨병ÕÝ의 ìí체장å N08.3

뇌ÝÚ체
질환

뇌ÝÚ체의 기·항진 E22
뇌ÝÚ체의 기·ÈÝ 및 기Ð 장å E23

황반변성 황반 및 후þ부의 변성 H35.3

ì혈Ù질환

본Ü성(원À성) ì혈Ù I10
ì혈Ù성 î장병 I11
ì혈Ù성 신장병 I12
ì혈Ù성 î장 및 신장병 I13
÷ì성 ì혈Ù I15
ì혈Ù성 ýú병증(H35.0 중 ì혈Ù성 ýú병증Õ 한ý) H35.0

동þ 및 
세동þ의 

질환
동þÉ전증 및 혈전증 I74
동þ 및 세동þ의 기Ð 장å I77

ß÷정þ류 ß÷정þ류 I85
외부Ö인Õ 외부Ö인Õ 의한 폐질환 J60~J70

@별표9-2A
11대질병 분류표

1. þ관ÕÝ 규정Ý는 11대질병으ü 분류되는 질병은 제8ì ¼정 한î표준
질병ì인분류(통계청 ìÞ 제2020-175þ, 2021.1.1 ÞÞ)중 ö음Õ É은 
질병을 말Ý며, ÷후 한î표준질병·ì인분류¬ ¼정되는 경우는 ¼정된 기
준Õ 따ÿ ÷ þ관ÕÝ ü장Ý는 11대질병 õ당 í부를 판단þ니ö.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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í 분 분류항목 분류코드

의한 폐질환
폐부종 폐부종 J81

û정þø기
질환

달½ 분류되É Ï은 폐þ산í증¬ J82
기Ð 간질성 폐질환 J84

위공장궤양 위공장궤양 K28
충Ú의 질환 충Ú의 질환 K35~K38

 ü1) 당뇨병(E10~E14)Õ는 눈, 신장 등의 þ병증을 동반한 당뇨병÷ ÿý
되õ 있음(×세한 내용은<한î표준질병ì인분류=를 참ì)

 ü2) 제9ì ¼정 ÷후 ÷ þ관ÕÝ ü장Ý는 11대질병 õ당í부는 피ü험
×¬ 진단된 당Þ ÞÞ되ì 있는 한î표준질병·ì인분류Õ 따ÿ 판단
þ니ö. 또한, 상기 분류표의 분류번þ와 연관성÷ 있õ, 분류번þ를 
동ÞÕ 부í ¬·한 경우 ý 질병÷ ÿýþ니ö.

2. 진단 당Þ의 한î표준질병·ì인분류Õ 따ÿ ÷ þ관ÕÝ ü장Ý는 질병
Õ 대한 ü험® É¯í부¬ 판단된 경우, ÷후 한î표준질병·ì인분류 
¼정으ü 질병분류¬ 변경되더ÿ÷ ÷ þ관ÕÝ ü장Ý는 질병 õ당 í
부를 öÞ 판단ÝÉ Ï÷니ö.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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í분 분류항목 분류코드

용혈-Öø증후군
(햄버거병) 용혈-Öø증후군 D59.3
비장질환 비장의 질환 D73

부½상선질환 부½상선기·ÈÝ증 E20
부½상선기·항진증 및 부½상선의 기Ð 장å E21

대ì장å
쿠싱증후군 E24
부신생ß기장å E25
ì알÷스Ý론증 E26
부신의 기Ð 장å E27

Ú면무þø증 Ú면무þø G47.3
중증근무½증 중증근무½증 및 기Ð 근신경장å G70

ù비
편ù비 G81
Ý반신ù비 및 ìÉù비 G82
기Ð ù비증후군 G83

결ú장å 결ú의 장å H10~H13

공ú,ú,홍체및
íº체의 장å

공ú, ú, 홍Ì 및 íº체의 장å H15~H22
  [ 홍Ìíº체ý(H22.0*) ] B00.50+
  [ 홍Ìý(H22.0*) ] B00.50+
  [ 전방ÿ÷úý(H22.0*) ] B00.50+
  [ úý(H19.1*) ] B00.51+
  [ ú결úý(H19.1*) ] B00.51+
  [ ú상피ý(H19.1*) ] B00.51+
  [ 간질úý(H19.1*) ] B00.51+
  [ ú내피ý(H19.1*) ] B00.51+

@별표9-3A
59대생활질환 분류표

1. þ관ÕÝ 규정Ý는 59대생활질환으ü 분류되는 질병은 제8ì ¼정 한î
표준질병ì인분류(통계청 ìÞ 제2020-175þ, 2021.1.1 ÞÞ)중 ö음Õ 
É은 질병을 말Ý며, ÷후 한î표준질병·ì인분류¬ ¼정되는 경우는 ¼
정된 기준Õ 따ÿ ÷ þ관ÕÝ ü장Ý는 59대생활질환 õ당 í부를 판단
þ니ö.



무배당 NH헤아림355건강보험2404(5~6종) 특별약관  ◀◀◀

- 643 -

í분 분류항목 분류코드

  [ Åóù¼÷ÿ스Õ 의한 ú결úý(H19.2*) ] B30.0+
  [ çÞ성 ú결úý(H19.2*) ] B30.0+
  [ ø선Í눈병(H19.2*) ] B30.0+
눈 및 누부Î기의 기Ð ÜÞ후 장å(H59.8 중 
û만성 층판성 úýÕ 한ý) H59.8

ç½체의 장å ç½체의 장å H43
Íí의 장å Íí의 장å H44
Þ신경 및 

Þ경ü의 장å Þ신경 및 Þ경ü의 장å H46~H48
Í근, 양Í운동, 
ø절 및 Ā절의 

장å
Í근, 양Í운동, ø절 및 Ā절의 장å H49~H52

Þ장å 및 ä명 Þ장å 및 ä명 H53~H54
눈 및 눈부Î기의 

기Ð 장å
눈 및 눈부Î기의 기Ð 장å H55~H59
  [ 눈 및 눈부Î기의 기Ð ÜÞ후 장å 제외 ] (H59.8제외)

외÷의 질환 외÷의 질환 H60~H62

중÷ý
비Ö농성 중÷ý H65
Ö농성 및 상세불명의 중÷ý H66
달½ 분류된 질환ÕÝ의 중÷ý H67
  [ 홍îÕÝ의 중÷ý(H67.1*) ] B05.3+

중÷ 및 ç돌의 
질환

귀인두관ý 및  귀인두관 폐É H68
귀인두관의 기Ð 장å H69
ç돌ý 및 관련 병Ü H70
중÷의 진ü종 H71
ìú의 천공 H72
ìú의 기Ð 장å H73
중÷ 및 ç돌의 기Ð 장å H74
달½ 분류된 질환ÕÝ의 중÷ 및 ç돌의 기Ð 
장å H75

내÷의 질환 내÷의 질환내÷의 질환 H80~H83
귀의 기Ð장å 귀의 기Ð 장å H90-H95

정þý 및 
혈전정þý 정þý 및 혈전정þý I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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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Ð정þ의 
É전증 및 혈전증 기Ð정þ의 É전증 및 혈전증 I82

음½ 정þ류 음½ 정þ류 I86.1
½프절ý 비û÷성 ½프절ý I88

½프관 및 ½프절의 기Ð 비¼ý성 장å I89

인플루엔×

×인된 동¼ý¼ 또는 ¼çÞ 인플루엔×¼÷ÿ
스Õ 의한 인플루엔× J09
×인된 계절성 인플루엔×¼÷ÿ스Õ 의한 인플
루엔× J10
¼÷ÿ스¬ ×인되É Ï은 인플루엔× J11

기Ð ¯성 
Ý기÷¼ý 기Ð ¯성 Ý기÷¼ý J20~J22

인후부위의 
û정질환

편÷ü위 농양 J36
만성 후두ý 및 후두기관ý J37
상기÷의 기Ð 질환 J39

성대결절 달½ 분류되É Ï은 성대 및 후두의 질환 J38
성인þø곤란증후군 성인þø곤란증후군 J80
þø계통의 기Ð 

질환
þø계통의 기Ð 질환 J95~J99
  [ 류ù티스폐질환(M05.1+) 제외 ] (J99.0제외)

î샘질환 î샘의 질환 K11

ß÷질환
ß÷ý K20
위-ß÷î류병 K21
ß÷의 기Ð질환 K22
달½ 분류된 질환ÕÝ의 ß÷의 장å K23

위,ï÷É장 질환 위ý 및 ï÷É장ý K29
기·성 ÍÖ불량 K30

û정ÍÖ기질환 위 및 ï÷É장의 기Ð 질환 K31

û정 부위의 탈장

대퇴탈장 K41
¼꼽탈장 K42
ý½탈장 K43
횡ú탈장 K44
기Ð ý부탈장 K45
상세불명의 ý부탈장 K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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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¼ý성 장ý 및 
결장ý

크론병[îÍ성 장ý] K50
궤양성 대장ý K51
기Ð 비¼ý성 위장ý 및 결장ý K52

û정 장질환
장의 혈관장å K55
탈장÷ Ç는 ù비성 장폐É증 및 장폐É K56
장의 게ä병 K57

ü민대장증후군 ü민대장증후군 K58

장의 
û정기Ð질환

장의 농양 K63.0
장의 천공(비외상성) K63.1
장의 누공 K63.2
장의 궤양 K63.3

ýú의 질환
ýú의 질환ýú의 질환 K65-K67
  [ 결ö성 ýúý(A18.30+) 제외 ] (K67.3제외)
  [ 클ÿû디Åýúý(K67.0*) ] A74.8+

장øÚ장å 장øÚ장å K90
통풍 통풍 M10

û정전신결þøÊ
장å

결절성 öÀ동þý 및 관련 병Ü M30
기Ð 괴ì성 혈관병증 M31

전신홍반루푸스 전신홍반루푸스 M32
피부öÀ근ý 피부öÀ근ý M33
전신경Ö증 전신경Ö증 M34
근è장å 근è 장å M60~M63

À¼÷근ú성íç
종증 À¼÷근ú성 íç종증 M72.2

골ö공증

병É 골절을 동반한 골ö공증 M80
병É 골절÷ Ç는 골ö공증 M81
달½ 분류된 질환ÕÝ의  골ö공증 M82
골연Î성의 장å M84

골Úý 골Úý M86
골괴ì증 골괴ì M87

뼈의 파젯병 뼈의 파젯병[변형성 골ý] M88
뼈의 기Ð장å 뼈의 기Ð 장å M89

연골병증 연골병증 M91~M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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í분 분류항목 분류코드

ìí체질환 ìí체질환 N00~N08
  [ 당뇨병ÕÝ의 ìí체장å 제외 ] (N08.3제외)

신세뇨관-간질질환 신세뇨관-간질질환 N10~N16
신장 및 Ö관의 

기Ð장å 신장 및 Ö관의 기Ð 장å N25~N29

비뇨계통의 기Ð 
질환

방광ý N30
달½ 분류되É Ï은 방광의 신경근è기·장å N31
방광의 기Ð 장å N32
달½ 분류된 질환ÕÝ의 방광장å N33
  [ 결ö성 방광ý(A18.11+) 제외 ] (N33.0제외)
달½ 분류된 질환ÕÝ의 Ö÷장å N37
  [ 칸디öÖ÷ý(N37.0*) ] B37.40+
비뇨계통의 기Ð 장å N39
  [ 스úÀ스Öä® 제외 ] (N39.3제외)
  [ 기Ð 명Þ된 Öä® 제외 ] (N39.4제외)

û정Ö÷질환
Ö÷ý 및 Ö÷증후군 N34
Ö÷협í N35
Ö÷의 기Ð 장å N36

 
 ü) 제9ì ¼정 ÷후 ÷ þ관ÕÝ ü장Ý는 59대생활질환 õ당í부는 피ü

험×¬ 진단된 당Þ ÞÞ되ì 있는 한î표준질병·ì인분류Õ 따ÿ 판
단þ니ö. 또한, 상기 분류표의 분류번þ와 연관성÷ 있õ, 분류번þ를 
동ÞÕ 부í ¬·한 경우 ý 질병÷ ÿýþ니ö.

2. 진단 당Þ의 한î표준질병·ì인분류Õ 따ÿ ÷ þ관ÕÝ ü장Ý는 질병
Õ 대한 ü험® É¯í부¬ 판단된 경우, ÷후 한î표준질병·ì인분류 
¼정으ü 질병분류¬ 변경되더ÿ÷ ÷ þ관ÕÝ ü장Ý는 질병 õ당 í
부를 öÞ 판단ÝÉ Ï÷니ö.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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í분 분류항목 분류코드

대상ÿ진
대상ÿ진 B02
  [ 대상ÿ진뇌ý(G05.1*) 제외 ] (B02.0제외)
  [ 대상ÿ진Úúý(G02.0*) 제외 ] (B02.1제외)

½상선질환

½상선의 장å E00~E07
  [ ½상선÷상성 Íí돌출(E05.0+) ] H06.2*
ÜÞ후 ½상선기·ÈÝ증 E89.0
방ì선øì후  ½상선기·ÈÝ증 　
Úà후 ½상선기·ÈÝ증 　

ö½성난Í
증후군 ö½성난Í증후군 E28.2

Í면 신경장å
üì신경의 장åÍ면 신경장å G50
Í면신경장å G51
기Ð 뇌신경의 장å G52

단ÿ
신경병증

팔의 단ÿ신경병증단ÿ신경병증 G56
  [ 손»ñ널증후군 제외 ] (G56.0제외)
ö½의 단ÿ신경병증 G57
기Ð 단ÿ신경병증 G58
달½ 분류된 질환ÕÝ의단ÿ신경병증 G59
  [ 당뇨병성 단ÿ신경병증 제외 ] (G59.0제외)

손»ñ널증후군 손»ñ널증후군 G56.0
þ¾종 및 
콩ö래끼 þ¾종 및 콩ö래끼 H00
눈꺼풀의 
기Ð ý증 눈꺼풀의 기Ð ý증 H01

@별표9-4A
43대생활질환 분류표

1. þ관ÕÝ 규정Ý는 43대생활질환으ü 분류되는 질병은 제8ì ¼정 한î
표준질병ì인분류(통계청 ìÞ 제2020-175þ, 2021.1.1 ÞÞ)중 ö음Õ 
É은 질병을 말Ý며, ÷후 한î표준질병·ì인분류¬ ¼정되는 경우는 ¼
정된 기준Õ 따ÿ ÷ þ관ÕÝ ü장Ý는 43대생활질환 õ당 í부를 판단
þ니ö.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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í분 분류항목 분류코드

눈꺼풀의 기Ð 
장å 눈꺼풀의 기Ð 장å H02

Í와장å Í와의 장å H05

þĀú 및 ýú의 
장å

þĀú 및 ýú의 장å H30~H36
  [ ì혈Ù성 ýú병증(H35.0 중 ì혈Ù성 

ýú병증Õ 한ý) 제외 ] (H35.0제외)
  [ 황반 및 후þ부의 변성 제외 ] (H35.3제외)
  [ 당뇨병성 ýú병증 제외 ] (H36.0제외)

ÝÉ정þ류 ÝÉ의 정þ류 I83
¯성상기÷¼ý ¯성 상기÷¼ý J00~J06

후û정
질환

혈관운동성 및 알À르기성 비ý J30
만성비ý, 비인두ý 및 인두ý J31
ß폴¾ J33
ß 및 비동의 기Ð장å J34

Þ농증 만성 부비동ý J32
편÷ý 편÷ 및 Åóù÷ü의 만성 질환 J35

ìÐí니 탈장 ìÐí니탈장 K40

Þ열 및 Þ루
항문 및 Ê장부의 열ý 및 누공 K60
항문 및 Ê장부의 농양 K61
항문 및 Ê장의 기Ð 질환 K62

öÞ증 öÞ증 K80
ö½ö÷

질환
ö½ý K81
ö½의 기Ð질환 K82
ö÷의 기Ð질환 K83

û정 
누É외상성질환

결þøÊ의 기Ð 전신î¼ M35
경Ý상완증후군 M53.1
기Ð 연øÊ장å M70~M79
　 (M74,M78제외)
  [ À¼÷근ú성 íç종증 제외 ] (M72.2제외)
  [ õ깨병변 제외 ] (M75제외)

ÝÝ변형 변형성 등병증 M40~M43
ÝÝ병증 ÝÝ병증 M45~M49

  [ ÝÝ의 결ö(A18.00+) 제외 ] (M49.0*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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í분 분류항목 분류코드

Ý간판장å 
(디스크질환)

경Ý간판장å M50
기Ð Ý간판장å M51
  [ Ý간판 장åÕÝ의 신경근 및 신경총 Ù½ ] G55.1*

기Ð 등병증
달½ 분류되É Ï은 기Ð 등병증 M53
  [ 경Ý상완증후군 제외 ] (M53.1제외)
등통증 M54

윤활ú 및 
힘줄장å 윤활ú 및 힘줄장å M65~M68
õ깨병변 õ깨병변 M75

신장 및 Ö관의 
결Þ 신장 및 Ö관의 결Þ N20

방광의 결Þ 방광의 결Þ방광의 결Þ N21.0

Ö÷결Þ증
Ö÷결Þ N21.1
기Ð Ý부Öü결Þ N21.8
상세불명의 Ý부Öü결Þ N21.9
달½ 분류된 질환ÕÝ의 Öü의 결Þ N22

ç방의 장å ç방의 장å N60~N64
üî샘의 

양성신생¼ üî샘의 양성신생¼ D11
ÍÖ계통의 
양성 신생¼ 기Ð 및 부위불명 ÍÖ계통의  양성 신생¼ D13

중÷, þø계통 및 
흉ý의 

양성 신생¼

중÷ 및 þø계통의 양성 신생¼ D14
기Ð 및 부위불명의 흉ý내기관의 양성 신생¼ D15

골 및 관절연골의 
양성 신생¼ 골 및 관절연골의 양성 신생¼ D16

øÊ의 양성 
신생¼

중피øÊ의 양성 신생¼ D19
후ýú 및 ý½ 연øÊ의 양성 신생¼ D20
결þøÊ 및 기Ð 연øÊ의 기Ð 양성 신생¼ D21

ç방의 양성 
신생¼ ç방의 양성 신생¼ D24

생ß기의 
양성

신생¼

í성생ß
기의
양성

×궁의 평활근종 D25
×궁의 기Ð 양성 신생¼ D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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í분 분류항목 분류코드

신생¼
난Í의 양성 신생¼ D27
기Ð 및 상세불명의 í성생ß기관의 양성 
신생¼ D28

¸성
생ß기의

양성
신생¼

¸성생ß기관의 양성 신생¼ D29

비뇨기관의 
양성신생¼ 비뇨기관의 양성 신생¼ D30

눈 및 부Î기의 
양성신생¼ 눈 및 부Î기의 양성 신생¼ D31
Úú의 양성 

신생¼ Úú의 양성 신생¼ D32
뇌 및 

중Ý신경계통의 
양성 신생¼

뇌 및 중Ý신경계통의 기Ð 부분의 양성 신생¼ D33

½상선 및 
내분비선의 양성 

신생¼

½상선의 양성 신생¼ D34
기Ð 및 상세불명의 내분비선의 양성 신생¼ D35

 
 ü) 제9ì ¼정 ÷후 ÷ þ관ÕÝ ü장Ý는 43대생활질환 õ당í부는 피ü

험×¬ 진단된 당Þ ÞÞ되ì 있는 한î표준질병·ì인분류Õ 따ÿ 판
단þ니ö. 또한, 상기 분류표의 분류번þ와 연관성÷ 있õ, 분류번þ를 
동ÞÕ 부í ¬·한 경우 ý 질병÷ ÿýþ니ö.

2. 진단 당Þ의 한î표준질병·ì인분류Õ 따ÿ ÷ þ관ÕÝ ü장Ý는 질병
Õ 대한 ü험® É¯í부¬ 판단된 경우, ÷후 한î표준질병·ì인분류 
¼정으ü 질병분류¬ 변경되더ÿ÷ ÷ þ관ÕÝ ü장Ý는 질병 õ당 í
부를 öÞ 판단ÝÉ Ï÷니ö.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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í  분 분류항목 분류코드

관절ý

¼ý성 관절병증 M00~M03
  [ 결ö관절ý(A18.01+) 제외 ] (M01.1*제외)
ý증성 öÀ관절병증 M05~M14
  [ 통풍 제외 ] (M10제외)
  [ 당뇨병성 관절병증 제외 ] (M14.2*제외)
  [ 류ù티스폐질환(M05.1+) ] J99.0*
관절증 M15~M19
기Ð 관절장å M20~M25

½내장
ù년½내장 H25
기Ð ½내장 H26
Ú정체의 기Ð 장å H27

생ß기
질환

¸성생ß기관의 질환 N40~N45, 
N47~N51

  [ ¸성 불È 제외 ]
  [ 편º충성 전¾선ý(N51.0*) ] A59.01+
  [ 볼거½ì환ý(N51.1*) ] B26.0+
í성골반내기관의 ý증성 질환 N70~N77
  [ ×궁경부의 결ö¼ý(A18.17+) 제외 ] (N74.0*제외)
  [ 결ö성 í성골반ý증질환(A18.17+) 제외 ] (N74.1*제외)
í성생ß관의 비ý증성 장å N80~N95
  [ ÷관É ç산× 제외 ] 　
  [ í성 불È 제외 ] 　

@별표9-5A
다빈÷4대질병 분류표

1. þ관ÕÝ 규정Ý는 ö빈÷4대질병으ü 분류되는 질병은 제8ì ¼정 한î
표준질병ì인분류(통계청 ìÞ 제2020-175þ, 2021.1.1 ÞÞ)중 ö음Õ 
É은 질병을 말Ý며, ÷후 한î표준질병·ì인분류¬ ¼정되는 경우는 ¼
정된 기준Õ 따ÿ ÷ þ관ÕÝ ü장Ý는 ö빈÷4대질병 õ당 í부를 판
단þ니ö.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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í  분 분류항목 분류코드

  [ 인공 Ú정ü 관련된 þ병증 제외 ] 　
달½ 분류되É Ï은 비뇨생ß계통의 ÜÞ후 장å N99

Þö
Þö 및  항문ü위정þ혈전증
ÿý – Þ질
제외 – 출산 및 산후기  þ병(O87.2), È신 þ병(O22.4)

K64

 
 ü) 제9ì ¼정 ÷후 ÷ þ관ÕÝ ü장Ý는 ö빈÷4대질병 õ당í부는 피

ü험×¬ 진단된 당Þ ÞÞ되ì 있는 한î표준질병·ì인분류Õ 따ÿ 
판단þ니ö. 또한, 상기 분류표의 분류번þ와 연관성÷ 있õ, 분류번þ
를 동ÞÕ 부í ¬·한 경우 ý 질병÷ ÿýþ니ö.

2. 진단 당Þ의 한î표준질병·ì인분류Õ 따ÿ ÷ þ관ÕÝ ü장Ý는 질병
Õ 대한 ü험® É¯í부¬ 판단된 경우, ÷후 한î표준질병·ì인분류 
¼정으ü 질병분류¬ 변경되더ÿ÷ ÷ þ관ÕÝ ü장Ý는 질병 õ당 í
부를 öÞ 판단ÝÉ Ï÷니ö.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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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10A
5대고æÞ료비암 분류표

1. þ관Õ 규정Ý는 5대ìæÞ료비Ø으ü 분류되는 질병은 제8ì 한î표준
질병ì인분류(통계청 ìÞ 제2020-175þ, 2021.1.1 ÞÞ) 중 ö음Õ É
은 질병을 말Ý며, ÷후 한î표준질병·ì인분류¬ ¼정되는 경우는 ¼정
된 기준Õ 따ÿ ÷ þ관ÕÝ ü장Ý는 5대ìæÞ료비Ø õ당 í부를 판
단þ니ö.

대 상 질 병 분류번호

1. ß÷의 Æ성신생¼
2. 췌장의 Æ성신생¼
3. 골 및 관절연골의 Æ성신생¼
  - ìÉ의 골 및 관절연골의 Æ성신생¼
  - 기Ð 및 상세불명 부위의 골 및 관절 연골의 Æ성신생¼
4. 뇌 및 중Ý신경계통의 기Ð부위의 Æ성신생¼
  - Úú의 Æ성신생¼
  - 뇌의 Æ성신생¼
  - ÝÚ, 뇌신경 및 중Ý신경계의 기Ð 부분의 Æ성신생¼
5. ½프, ø혈 및 관련øÊ의 Æ성신생¼
  - þÉ킨½프종
  - Íÿ성 ½프종
  - 비Íÿ성 ½프종
  - 성Û T/NK-세ÿ ½프종
  - 기Ð 및 상세불명 ç형의 비þÉ킨½프종
  - T/NK-세ÿ½프종의 기Ð 명Þ된 형Ü
  - Æ성 면î증ß성 질환
  - öÀ골Ú종 및 Æ성 형질세ÿ 신생¼
  - ½프성 ½혈병
  - 골Ú성 ½혈병
  - 단öí성 ½혈병
  - 명Þ된 세ÿ형의 기Ð ½혈병
  - 상세불명 세ÿ형의 ½혈병
  - ½프, ø혈 및 관련 øÊ의 기Ð 및 상세 불명의 Æ성신생¼
  - 만성 골Ú증ß질환
  - 만성 þ산í성 ½혈병[üþ산í증후군]  

C15
C25

C40-C41
C40
C41

C70-C72
C70
C71
C72
C81
C82
C83
C84
C85
C86
C88
C90
C91
C92
C93
C94
C95
C96

D47.1
D4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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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ü) 제9ì ¼정 ÷후 ÷ þ관ÕÝ ü장Ý는 5대ìæÞ료비Ø õ당í부는 
피ü험×¬ 진단된 당Þ ÞÞ되ì 있는 한î표준질병·ì인분류Õ 따ÿ 
판단þ니ö. 또한, 상기 분류표의 분류번þ와 연관성÷ 있õ, 분류번þ
를 동ÞÕ 부í ¬·한 경우 ý 질병÷ ÿýþ니ö.

2. 진단 당Þ의 한î표준질병·ì인분류Õ 따ÿ ÷ þ관ÕÝ ü장Ý는 질병
Õ 대한 ü험® É¯í부¬ 판단된 경우, ÷후 한î표준질병·ì인분류 
¼정으ü 질병분류¬ 변경되더ÿ÷ ÷ þ관ÕÝ ü장Ý는 질병 õ당 í
부를 öÞ 판단ÝÉ Ï÷니ö.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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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11A
Æ성신생물(암) 분류표

1. þ관Õ 규정Ý는 Ø으ü 분류되는 질병은 제8ì ¼정 한î표준질병･ì인
분류(통계청 ìÞ 제2020-175þ, 2021.1.1 ÞÞ)중 ö음Õ É은 질병을 
말Ý며, ÷후 한î표준질병·ì인분류¬ ¼정되는 경우는 ¼정된 기준Õ 
따ÿ ÷ þ관ÕÝ ü장Ý는 Ø(Æ성신생¼) õ당 í부를 판단þ니ö.

분 류 항 목 분류번호

 1. Éà, í½ 및 인두의 Æ성 신생¼
 2. ÍÖ기관의 Æ성 신생¼
 3. þø기 및 흉ý내기관의 Æ성 신생¼
 4. 골 및 관절연골의 Æ성 신생¼
 5. 흑É종 및 기Ð 피부의 Æ성 신생¼
 6. 중피성 및 연øÊ의 Æ성 신생¼
 7. ç방의 Æ성 신생¼
 8. í성생ß기관의 Æ성 신생¼
 9. ¸성생ß기관의 Æ성 신생¼
10. Öü의 Æ성 신생¼
11. 눈, 뇌 및 중Ý신경계통의 기Ð 부분의 Æ성 신생¼
12. ½상선 및 기Ð 내분비선의 Æ성 신생¼
13. 불명×한, ÷ì성 및 상세불명 부위의 Æ성 신생¼
14. ½프, ø혈 및 관련 øÊ의 Æ성 신생¼
15. ø¾된(원À성) íÿ 부위의 Æ성 신생¼
16. 진성 É혈í증¬증
17. 골Ú형성÷상증후군
18. 만성 골Ú증ß질환
19. 본Ü성(출혈성) 혈Í판혈증
20. 골Úíç증
21. 만성 þ산í성 ½혈병[üþ산í증후군]

C00~C14
C15~C26
C30~C39
C40~C41
C43~C44
C45~C49

C50
C51~C58
C60~C63
C64~C68
C69~C72
C73~C75
C76~C80
C81~C96

C97
D45
D46

D47.1
D47.3
D47.4
D4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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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ü) 제9ì ¼정 ÷후 ÷ þ관ÕÝ ü장Ý는 Ø(Æ성신생¼) õ당í부는 피
ü험×¬ 진단된 당Þ ÞÞ되ì 있는 한î표준질병·ì인분류Õ 따ÿ 
판단þ니ö.  또한, 상기 분류표의 분류번þ와 연관성÷ 있õ, 분류번
þ를 동ÞÕ 부í ¬·한 경우 ý 질병÷ ÿýþ니ö.

 ※ 한î표준질병･ì인분류 ÉîÝ의 ÿìý 및 질병÷환의 분류번þ부í를 
위한 선정준ßü ÉîĀÕ 따ÿ C77~C80(불명×한, ÷ì성 및 상세불
명 부위의 Æ성신생¼(Ø))의 경우 ÿì성 Æ성신생¼(Ø)÷ ×인되는 
경우Õ는 원À부위(최Í À생한 부위)를 기준으ü 분류þ니ö. ö만, ÷ 
경우Õ÷ ÷ì성 및 상세불명 부위의 Æ성신생¼(Ø)(C77~C80)의 진단
×정 ÞØ은 원ÀØ 진단×정 ÞØ으ü 변경되É Ï÷니ö.

2. 진단 당Þ의 한î표준질병·ì인분류Õ 따ÿ ÷ þ관ÕÝ ü장Ý는 질병
Õ 대한 ü험® É¯í부¬ 판단된 경우, ÷후 한î표준질병·ì인분류 
¼정으ü 질병분류¬ 변경되더ÿ÷ ÷ þ관ÕÝ ü장Ý는 질병 õ당 í
부를 öÞ 판단ÝÉ Ï÷니ö.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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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12A
제×리신생물 분류표

1. þ관Õ 규정Ý는<제×½Ø=으ü 분류되는 질병은 제8ì 한î표준질병
ì인분류(통계청 ìÞ 제2020-175þ, 2021.1.1 ÞÞ) 중 ö음Õ É은 
질병을 말Ý며, ÷후 한î표준질병·ì인분류¬ ¼정되는 경우는 ¼정된 
기준Õ 따ÿ ÷ þ관ÕÝ ü장Ý는 제×½신생¼ õ당 í부를 판단þ니ö.

분 류 항 목 분류번호

 1. í½, ß÷ 및 위의 제×½Ø종
 2. 기Ð 및 상세불명의 ÍÖ기관의 제×½Ø종 
 3. 중÷ 및 þø계통의 제×½Ø종
 4. 제×½흑É종
 5. 피부의 제×½Ø종
 6. ç방의 제×½Ø종
 7. ×궁경부의 제×½Ø종
 8. 기Ð 및 상세불명의 생ß기관의 제×½Ø종
 9. 기Ð 및 상세불명 부위의 제×½Ø종

D00
D01
D02
D03
D04
D05
D06
D07
D09

 ü) 제9ì ¼정 ÷후 ÷ þ관ÕÝ ü장Ý는 제×½신생¼ õ당í부는 피ü
험×¬ 진단된 당Þ ÞÞ되ì 있는 한î표준질병·ì인분류Õ 따ÿ 판
단þ니ö. 또한, 상기 분류표의 분류번þ와 연관성÷ 있õ, 분류번þ를 
동ÞÕ 부í ¬·한 경우 ý 질병÷ ÿýþ니ö.

2. 진단 당Þ의 한î표준질병·ì인분류Õ 따ÿ ÷ þ관ÕÝ ü장Ý는 질병
Õ 대한 ü험® É¯í부¬ 판단된 경우, ÷후 한î표준질병·ì인분류 
¼정으ü 질병분류¬ 변경되더ÿ÷ ÷ þ관ÕÝ ü장Ý는 질병 õ당 í
부를 öÞ 판단ÝÉ Ï÷니ö.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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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13A
행동양ß 불명 또는 미상의 신생물 분류표

1. þ관Õ 규정Ý는<경계성종양=으ü 분류되는 질병은 제8ì 한î표준질
병ì인분류(통계청 ìÞ 제2020-175þ, 2021.1.1 ÞÞ) 중 ö음Õ É은 
질병을 말Ý며, ÷후 한î표준질병·ì인분류¬ ¼정되는 경우는 ¼정된 
기준Õ 따ÿ ÷ þ관ÕÝ ü장Ý는 Þ동양ß 불명 또는 û상의 신생¼ 
õ당 í부를 판단þ니ö.

분 류 항 목 분류번호

 1. í½ 및 ÍÖ기관의 Þ동양ß 불명 또는 û상의 신생¼
 2. 중÷, þø기관, 흉ý내 기관의 Þ동양ß불명 또는 û상의 신생¼
 3. í성생ß기관의 Þ동양ß 불명 또는 û상의 신생¼
 4. ¸성생ß기관의 Þ동양ß 불명 또는 û상의 신생¼
 5. 비뇨기관의 Þ동양ß 불명 또는 û상의 신생¼
 6. Úú의 Þ동양ß 불명 또는 û상의 신생¼
 7. 뇌 및 중Ý신경계통의 Þ동양ß 불명 또는 û상의 신생¼
 8. 내분비선의 Þ동양ß 불명 또는 û상의  신생¼
 9. Þ동양ß 불명 및 û상의 øÊí 및 비만세ÿ 종양
10. û결정의 단클론¼ù글ü불린병증
11. 기Ð 명Þ된 ½프, ø혈 및 관련 øÊ의 Þ동양ß 불명 또는 û상의 신생¼
12. ½프, ø혈 및 관련 øÊ의 Þ동양ß 불명 또는 û상의 상세불명의 신생¼
13. 기Ð 및 상세불명 부위의 Þ동양ß 불명 또는 û상의 신생¼  

D37
D38
D39
D40
D41
D42
D43
D44

D47.0
D47.2
D47.7
D47.9
D48

 ü) 제9ì ¼정 ÷후 ÷ þ관ÕÝ ü장Ý는 Þ동양ß 불명 또는 û상의 신
생¼ õ당í부는 피ü험×¬ 진단된 당Þ ÞÞ되ì 있는 한î표준질
병·ì인분류Õ 따ÿ 판단þ니ö. 또한, 상기 분류표의 분류번þ와 연관
성÷ 있õ, 분류번þ를 동ÞÕ 부í ¬·한 경우 ý 질병÷ ÿýþ니ö.

2. 진단 당Þ의 한î표준질병·ì인분류Õ 따ÿ ÷ þ관ÕÝ ü장Ý는 질병
Õ 대한 ü험® É¯í부¬ 판단된 경우, ÷후 한î표준질병·ì인분류 
¼정으ü 질병분류¬ 변경되더ÿ÷ ÷ þ관ÕÝ ü장Ý는 질병 õ당 í
부를 öÞ 판단ÝÉ Ï÷니ö.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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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14A
뇌출혈 분류표

1. þ관Õ 규정Ý는 뇌출혈ü 분류되는 질병은 제8ì 한î표준질병ì인분류
(통계청 ìÞ 제2020-175þ, 2021.1.1 ÞÞ) 중 ö음Õ É은 질병을 말
Ý며, ÷후 한î표준질병·ì인분류¬ ¼정되는 경우는 ¼정된 기준Õ 따
ÿ ÷ þ관ÕÝ ü장Ý는 뇌출혈 õ당 í부를 판단þ니ö.

대 상 질 병 분류번호

1. 거ûúÝ출혈
2. 뇌내출혈
3. 기Ð 비외상성 두¼내 출혈

I60
I61
I62

 ü) 제9ì ¼정 ÷후 ÷ þ관ÕÝ ü장Ý는 뇌출혈 õ당í부는 피ü험×¬ 
진단된 당Þ ÞÞ되ì 있는 한î표준질병·ì인분류Õ 따ÿ 판단þ니ö. 
또한, 상기 분류표의 분류번þ와 연관성÷ 있õ, 분류번þ를 동ÞÕ 부
í ¬·한 경우 ý 질병÷ ÿýþ니ö.

2. 진단 당Þ의 한î표준질병·ì인분류Õ 따ÿ ÷ þ관ÕÝ ü장Ý는 질병
Õ 대한 ü험® É¯í부¬ 판단된 경우, ÷후 한î표준질병·ì인분류 
¼정으ü 질병분류¬ 변경되더ÿ÷ ÷ þ관ÕÝ ü장Ý는 질병 õ당 í
부를 öÞ 판단ÝÉ Ï÷니ö.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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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15A
뇌졸중 분류표

1. þ관Õ 규정Ý는 뇌졸중으ü 분류되는 질병은 제8ì 한î표준질병ì인분
류(통계청 ìÞ 제2020-175þ, 2021.1.1 ÞÞ) 중 ö음Õ É은 질병을 
말Ý며, ÷후 한î표준질병·ì인분류¬ ¼정되는 경우는 ¼정된 기준Õ 
따ÿ ÷ þ관ÕÝ ü장Ý는 뇌졸중 õ당 í부를 판단þ니ö.

분 류 항 목 분류번호

1. 거ûúÝ 출혈
2. 뇌내출혈
3. 기Ð 비외상성 두¼내 출혈
4. 뇌경É증
5. 뇌경É증을 çÀÝÉ Ï은 뇌전동þ의 폐쇄 및 협í
6. 뇌경É증을 çÀÝÉ Ï은 대뇌동þ의 폐쇄 및 협í

I60
I61
I62
I63
I65
I66

 ü) 제9ì ¼정 ÷후 ÷ þ관ÕÝ ü장Ý는 뇌졸중 õ당í부는 피ü험×¬ 
진단된 당Þ ÞÞ되ì 있는 한î표준질병·ì인분류Õ 따ÿ 판단þ니ö. 
또한, 상기 분류표의 분류번þ와 연관성÷ 있õ, 분류번þ를 동ÞÕ 부
í ¬·한 경우 ý 질병÷ ÿýþ니ö.

2. 진단 당Þ의 한î표준질병·ì인분류Õ 따ÿ ÷ þ관ÕÝ ü장Ý는 질병
Õ 대한 ü험® É¯í부¬ 판단된 경우, ÷후 한î표준질병·ì인분류 
¼정으ü 질병분류¬ 변경되더ÿ÷ ÷ þ관ÕÝ ü장Ý는 질병 õ당 í
부를 öÞ 판단ÝÉ Ï÷니ö.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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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16A
뇌혈관질환 분류표

1. þ관Õ 규정Ý는 뇌혈관질환으ü 분류되는 질병은 제8ì 한î표준질병ì
인분류(통계청 ìÞ 제2020-175þ, 2021.1.1 ÞÞ) 중 ö음Õ É은 질
병을 말Ý며, ÷후 한î표준질병·ì인분류¬ ¼정되는 경우는 ¼정된 기
준Õ 따ÿ ÷ þ관ÕÝ ü장Ý는 뇌혈관질환 õ당 í부를 판단þ니ö.

분 류 항 목 분류번호

 1. 거ûúÝ 출혈
 2. 뇌내출혈
 3. 기Ð 비외상성 두¼내 출혈
 4. 뇌경É증
 5. 출혈 또는 경É증으ü 명Þ되É Ï는 뇌졸중
 6. 뇌경É증을 çÀÝÉ Ï은 뇌전동þ의 폐쇄 및 협í
 7. 뇌경É증을 çÀÝÉ Ï은 대뇌동þ의 폐쇄 및 협í
 8. 기Ð 뇌혈관 질환
 9. 달½ 분류된 질환ÕÝ의 뇌혈관 장å
10. 뇌혈관 질환의 후ç증

I60
I61
I62
I63
I64
I65
I66
I67
I68
I69

 ü) 제9ì ¼정 ÷후 ÷ þ관ÕÝ ü장Ý는 뇌혈관질환 õ당í부는 피ü험
×¬ 진단된 당Þ ÞÞ되ì 있는 한î표준질병·ì인분류Õ 따ÿ 판단
þ니ö. 또한, 상기 분류표의 분류번þ와 연관성÷ 있õ, 분류번þ를 
동ÞÕ 부í ¬·한 경우 ý 질병÷ ÿýþ니ö.

2. 진단 당Þ의 한î표준질병·ì인분류Õ 따ÿ ÷ þ관ÕÝ ü장Ý는 질병
Õ 대한 ü험® É¯í부¬ 판단된 경우, ÷후 한î표준질병·ì인분류 
¼정으ü 질병분류¬ 변경되더ÿ÷ ÷ þ관ÕÝ ü장Ý는 질병 õ당 í
부를 öÞ 판단ÝÉ Ï÷니ö.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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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17A
¯성심근경색증 분류표

1. þ관Õ 규정Ý는 ¯성î근경É증으ü 분류되는 질병은 제8ì 한î표준질
병ì인분류(통계청 ìÞ 제2020-175þ, 2021.1.1 ÞÞ) 중 ö음Õ É은 
질병을 말Ý며, ÷후 한î표준질병·ì인분류¬ ¼정되는 경우는 ¼정된 
기준Õ 따ÿ ÷ þ관ÕÝ ü장Ý는 ¯성î근경É증 õ당 í부를 판단þ
니ö.

분 류 항 목 분류번호

 1. ¯성î근경É증
 2. 후Î î근경É증
 3. ¯성 î근경É증 후 û정 현존 þ병증

I21
I22
I23

 ü) 제9ì ¼정 ÷후 ÷ þ관ÕÝ ü장Ý는 ¯성î근경É증 õ당í부는 피
ü험×¬ 진단된 당Þ ÞÞ되ì 있는 한î표준질병·ì인분류Õ 따ÿ 
판단þ니ö. 또한, 상기 분류표의 분류번þ와 연관성÷ 있õ, 분류번þ
를 동ÞÕ 부í ¬·한 경우 ý 질병÷ ÿýþ니ö.

2. 진단 당Þ의 한î표준질병·ì인분류Õ 따ÿ ÷ þ관ÕÝ ü장Ý는 질병
Õ 대한 ü험® É¯í부¬ 판단된 경우, ÷후 한î표준질병·ì인분류 
¼정으ü 질병분류¬ 변경되더ÿ÷ ÷ þ관ÕÝ ü장Ý는 질병 õ당 í
부를 öÞ 판단ÝÉ Ï÷니ö.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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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18A
허혈성심장질환 분류표

1. þ관Õ 규정Ý는 허혈성î장질환으ü 분류되는 질병은 제8ì 한î표준질
병ì인분류(통계청 ìÞ 제2020-175þ, 2021.1.1 ÞÞ) 중 ö음Õ É은 
질병을 말Ý며, ÷후 한î표준질병·ì인분류¬ ¼정되는 경우는 ¼정된 
기준Õ 따ÿ ÷ þ관ÕÝ ü장Ý는 허혈성î장질환 õ당 í부를 판단þ
니ö.

분 류 항 목 분류번호

 1. 협î증
 2. ¯성î근경É증
 3. 후Î î근경É증
 4. ¯성 î근경É증 후 û정 현존 þ병증
 5. 기Ð ¯성 허혈성 î장질환
 6. 만성 허혈성 î장병

I20
I21
I22
I23
I24
I25

 ü) 제9ì ¼정 ÷후 ÷ þ관ÕÝ ü장Ý는 허혈성î장질환 õ당í부는 피
ü험×¬ 진단된 당Þ ÞÞ되ì 있는 한î표준질병·ì인분류Õ 따ÿ 
판단þ니ö. 또한, 상기 분류표의 분류번þ와 연관성÷ 있õ, 분류번þ
를 동ÞÕ 부í ¬·한 경우 ý 질병÷ ÿýþ니ö.

2. 진단 당Þ의 한î표준질병·ì인분류Õ 따ÿ ÷ þ관ÕÝ ü장Ý는 질병
Õ 대한 ü험® É¯í부¬ 판단된 경우, ÷후 한î표준질병·ì인분류 
¼정으ü 질병분류¬ 변경되더ÿ÷ ÷ þ관ÕÝ ü장Ý는 질병 õ당 í
부를 öÞ 판단ÝÉ Ï÷니ö.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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í 분 분류항목 분류코드

1종

본Ü성 
ì혈Ù

본Ü성(원À성) ì혈Ù I10
  [ ¼경ýú병증 및 ýú혈관변Ö
  (H35.0중ì 혈Ù성 ýú병증Õ 한Ý며,
  ì혈Ù성 ÷외의 ¼경ýú병증 및 ýú혈관 변Ö 

제외)]

H35.0

÷상
É질혈증 É질단½질대ì장å 및 기Ð É질증 E78

당뇨병

1형 당뇨병 E10
2형 당뇨병 E11
Ç양äø-관련 당뇨병 E12
기Ð 명Þ된 당뇨병 E13
상세불명의 당뇨병 E14

[당뇨병성 단ÿ신경병증] G59.0
[당뇨병성 öÀ신경병증] G63.2
[당뇨병성 ½내장] H28.0
[당뇨병성 ýú병증] H36.0
[당뇨병성 관절병증] M14.2
[당뇨병ÕÝ의 ìí체장å] N08.3

2종
û정 

ì혈Ù성 
질환

ì혈Ù성 î장병 I11
ì혈Ù성 신장병 I12
ì혈Ù성 î장 및 신장병 I13
÷ì성 ì혈Ù I15

@별표19A
특정순환계질환(1~5종)분류표

1. þ관Õ 규정Ý는 û정순환계질환(1~5종)으ü 분류되는 질병은 제8ì 한
î표준질병ì인분류(통계청 ìÞ 제2020-175þ, 2021.1.1 ÞÞ) 중 ö
음Õ É은 질병을 말Ý며, ÷후 한î표준질병·ì인분류¬ ¼정되는 경우
는 ¼정된 기준Õ 따ÿ ÷ þ관ÕÝ ü장Ý는 û정순환계질환(1~5종) õ
당 í부를 판단þ니ö.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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í 분 분류항목 분류코드

î장판ú
질환

비류ù티스성 승º판장å I34
비류ù티스성 대동þ판장å I35
비류ù티스성 ü첨판장å I36
폐동þ판장å I37
달½ 분류된 질환ÕÝ의 î내úý 및 î장판ú장å I39

û정 방ä ˑ 
좌ì단 

및 
전÷장å

방äì단 1÷ I44.0
좌전íçÎì단 I44.4
좌후íçÎì단 I44.5
기Ð 및 상세불명의 íçÎì단 I44.6
상세불명의 좌ì단 I44.7
기Ð 전÷장å I45

î장병 
þ병증 및 
î장장å

î장병의 불명×한 기ý 및 þ병증 I51
달½ 분류된 질환ÕÝ의 기Ð î장장å I52

ý상경Ö증 ý상경Ö증 I70

말Í 및 
º세혈관 

질환

기Ð 말Í혈관질환 I73
º세혈관의 질환 I78
달½ 분류된 질환ÕÝ의 동þ, 세동þ 및 º세혈관
의 장å

I79

û정 
정þ혈관 

질환

정þý 및 혈전정þý I80
기Ð 정þ의 É전증 및 혈전증 I82
기Ð 부위의 정þ류 I86

½프절  
질환

비û÷성 ½프절ý I88
½프관 및 ½프절의 기Ð 비¼ý성 장å I89

û정 
순환계통의 
기Ð장å

달½ 분류되É Ï은 순환계통의  ÜÞ후 장å I97
î혈관ýø I98.0
달½ 분류된 기Ð  ¼ý성 및 기생충성 질환ÕÝ의 
î혈관장å

I98.1

3종 ¯성 
류ù티스열

î장î¼Õ 대한 언¯÷ Ç는  류ù티스열 I00
î장 î¼÷ 있는 류ù티스열 I01
류ù티스무÷병 I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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í 분 분류항목 분류코드

만성  
류ù티스î

장질환

류ù티스성 승º판질환 I05
류ù티스성 대동þ판질환 I06
류ù티스성 ü첨판질환 I07
öÀ판ú질환 I08
기Ð 류ù티스î장질환 I09

î장ý증
질환

¯성 î장úý I30
î장ú의 기Ð 질환 I31
달½ 분류된 질환ÕÝ의 î장úý I32
¯성 및 Å¯성 î내úý I33
상세불명 판ú의 î내úý I38
¯성 î근ý I40
달½ 분류된 질환ÕÝ의 î근ý I41

중증  
방äì단

방äì단 2÷ I44.1
완전방äì단 I44.2
기Ð 및 상세불명의 î방äì단 I44.3

부정þ
ÀØ성 빈þ I47
î방세동 및 ø동 I48
기Ð î장부정þ I49

û정 
동þ혈관 

질환

기Ð 동þ류 및 ½½ I72
동þÉ전증 및 혈전증 I74
동þ 및 세동þ의 기Ð 장å I77

문þ 혈전증 문þ혈전증 I81

4종

협î증 협î증 I20
경증허혈성
î장질환

기Ð ¯성 허혈î장질환 I24
만성 허혈î장병 I25

폐성î장병  
및 폐순환의 

질환

폐É전증 I26
기Ð 폐성 î장질환 I27
폐혈관의 기Ð 질환 I28

î근병증
î근병증 I42
달½ 분류된 질환ÕÝ의 î근병증 I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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í 분 분류항목 분류코드

î부전 î부전 I50

경증  
뇌혈관
질환

출혈 또는 경É증으ü 명Þ되É  Ï은 뇌졸중 I64
뇌경É증을 çÀÝÉ Ï은 뇌전동þ의 폐쇄 및 협í I65
뇌경É증을 çÀÝÉ Ï은 대뇌동þ의 폐쇄 및 협í I66
기Ð 뇌혈관질환 I67
달½ 분류된 질환ÕÝ의 뇌혈관장å I68
뇌혈관질환의 후ç증 I69

대동þ동þ
류 및 ½½ 대동þ동þ류 및 ½½ I71

ß÷정þ류
ß÷정þ류 I85
달½ 분류된 질환ÕÝ의 출혈을 동반ÝÉ Ï은 ß÷
정þ류

I98.2

달½ 분류된 질환ÕÝ의 출혈을 동반한 ß÷정þ류 I98.3

5종

¯성î근경
É증

¯성 î근경É증 I21
후Îî근경É증 I22
¯성 î근경É증 후 û정 현존 þ병증 I23

인공Í생Õ 
성공한 

î장정É
인공Í생Õ 성공한 î장정É I46.0

뇌출혈
거ûúÝ출혈 I60
뇌내출혈 I61
기Ð 비외상성 두¼내출혈 I62

뇌경É증 뇌경É증 I63
 ü) 제9ì ¼정 ÷후 ÷ þ관ÕÝ ü장Ý는 î근병증 õ당í부는 피ü험×

¬ 진단된 당Þ ÞÞ되ì 있는 한î표준질병·ì인분류Õ 따ÿ 판단þ
니ö. 또한, 상기 분류표의 분류번þ와 연관성÷ 있õ, 분류번þ를 동
ÞÕ 부í ¬·한 경우 ý 질병÷ ÿýþ니ö.

2. 진단 당Þ의 한î표준질병·ì인분류Õ 따ÿ ÷ þ관ÕÝ ü장Ý는 질병
Õ 대한 ü험® É¯í부¬ 판단된 경우, ÷후 한î표준질병·ì인분류 
¼정으ü 질병분류¬ 변경되더ÿ÷ ÷ þ관ÕÝ ü장Ý는 질병 õ당 í
부를 öÞ 판단ÝÉ Ï÷니ö.



▶▶▶ 무배당 NH헤아림355건강보험2404(5~6종) 약관

- 668 -

@별표20A
심근병증 분류표

1. þ관Õ 규정Ý는 î근병증으ü 분류되는 질병은 제8ì 한î표준질병ì인
분류(통계청 ìÞ 제2020-175þ, 2021.1.1 ÞÞ) 중 ö음Õ É은 질병
을 말Ý며, ÷후 한î표준질병·ì인분류¬ ¼정되는 경우는 ¼정된 기준
Õ 따ÿ ÷ þ관ÕÝ ü장Ý는 î근병증 õ당 í부를 판단þ니ö.

분 류 항 목 분류번호

 1. î근병증
 2. 달½ 분류된 질환ÕÝ의 î근병증

I42
I43

 ü) 제9ì ¼정 ÷후 ÷ þ관ÕÝ ü장Ý는 î근병증 õ당í부는 피ü험×
¬ 진단된 당Þ ÞÞ되ì 있는 한î표준질병·ì인분류Õ 따ÿ 판단þ
니ö. 또한, 상기 분류표의 분류번þ와 연관성÷ 있õ, 분류번þ를 동
ÞÕ 부í ¬·한 경우 ý 질병÷ ÿýþ니ö.

2. 진단 당Þ의 한î표준질병·ì인분류Õ 따ÿ ÷ þ관ÕÝ ü장Ý는 질병
Õ 대한 ü험® É¯í부¬ 판단된 경우, ÷후 한î표준질병·ì인분류 
¼정으ü 질병분류¬ 변경되더ÿ÷ ÷ þ관ÕÝ ü장Ý는 질병 õ당 í
부를 öÞ 판단ÝÉ Ï÷니ö.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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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21A
주요심장염증질환 분류표

1. þ관Õ 규정Ý는 üÖî장ý증질환으ü 분류되는 질병은 제8ì 한î표준
질병ì인분류(통계청 ìÞ 제2020-175þ, 2021.1.1 ÞÞ) 중 ö음Õ É
은 질병을 말Ý며, ÷후 한î표준질병·ì인분류¬ ¼정되는 경우는 ¼정
된 기준Õ 따ÿ ÷ þ관ÕÝ ü장Ý는 üÖî장ý증질환 õ당 í부를 판
단þ니ö.

분 류 항 목 분류번호

 1. ¯성 î장úý
 2. î장ú의 기Ð질환
 3. 달½분류된 질환ÕÝ의 î장úý
 4. ¯성 및 Å¯성 î내úý
 5. 상세불명 판ú의 î내úý
 6. ¯성 î근ý
 7. 달½ 분류된 질환ÕÝ의 î근ý

I30
I31
I32
I33
I38
I40
I41

 ü) 제9ì ¼정 ÷후 ÷ þ관ÕÝ ü장Ý는 üÖî장ý증질환 õ당í부는 
피ü험×¬ 진단된 당Þ ÞÞ되ì 있는 한î표준질병·ì인분류Õ 따ÿ 
판단þ니ö. 또한, 상기 분류표의 분류번þ와 연관성÷ 있õ, 분류번þ
를 동ÞÕ 부í ¬·한 경우 ý 질병÷ ÿýþ니ö.

2. 진단 당Þ의 한î표준질병·ì인분류Õ 따ÿ ÷ þ관ÕÝ ü장Ý는 질병
Õ 대한 ü험® É¯í부¬ 판단된 경우, ÷후 한î표준질병·ì인분류 
¼정으ü 질병분류¬ 변경되더ÿ÷ ÷ þ관ÕÝ ü장Ý는 질병 õ당 í
부를 öÞ 판단ÝÉ Ï÷니ö.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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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22A
심혈관특정질환a 분류표

1. þ관Õ 규정Ý는 î혈관û정질환a으ü 분류되는 질병은 제8ì 한î표준
질병ì인분류(통계청 ìÞ 제2020-175þ, 2021.1.1 ÞÞ) 중 ö음Õ É
은 질병을 말Ý며, ÷후 한î표준질병·ì인분류¬ ¼정되는 경우는 ¼정
된 기준Õ 따ÿ ÷ þ관ÕÝ ü장Ý는 î혈관질환û정aõ당 í부를 판
단þ니ö.

분류항목 분류코드

1. 협î증
2. 기Ð¯성 허혈성î장질환
3. 만성 허혈성î장병
4. ÀØ성 빈þ
5. î방세동 및 ø동
6. 기Ð î장부정þ
7. î부전

I20
I24
I25
I47
I48
I49
I50

 ü) 제9ì ¼정 ÷후 ÷ þ관ÕÝ ü장Ý는 î혈관질환û정aõ당í부는 
피ü험×¬ 진단된 당Þ ÞÞ되ì 있는 한î표준질병·ì인분류Õ 따ÿ 
판단þ니ö. 또한, 상기 분류표의 분류번þ와 연관성÷ 있õ, 분류번þ
를 동ÞÕ 부í ¬·한 경우 ý 질병÷ ÿýþ니ö.

2. 진단 당Þ의 한î표준질병·ì인분류Õ 따ÿ ÷ þ관ÕÝ ü장Ý는 질병
Õ 대한 ü험® É¯í부¬ 판단된 경우, ÷후 한î표준질병·ì인분류 
¼정으ü 질병분류¬ 변경되더ÿ÷ ÷ þ관ÕÝ ü장Ý는 질병 õ당 í
부를 öÞ 판단ÝÉ Ï÷니ö.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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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23A
심혈관특정질환a(기Ð심장부정맥제외) 분류표

1. þ관Õ 규정Ý는 î혈관질환û정a(기Ðî장부정þ제외)ü 분류되는 질병
은 제8ì 한î표준질병ì인분류(통계청 ìÞ 제2020-175þ, 2021.1.1 
ÞÞ) 중 ö음Õ É은 질병을 말Ý며, ÷후 한î표준질병·ì인분류¬ ¼
정되는 경우는 ¼정된 기준Õ 따ÿ ÷ þ관ÕÝ ü장Ý는 î혈관질환û
정a(기Ðî장부정þ제외)õ당 í부를 판단þ니ö.

분류항목 분류코드

1. 협î증
2. 기Ð¯성 허혈성î장질환
3. 만성 허혈성î장병
4. ÀØ성 빈þ
5. î방세동 및 ø동
6. î부전

I20
I24
I25
I47
I48
I50

 ü) 제9ì ¼정 ÷후 ÷ þ관ÕÝ ü장Ý는î혈관질환û정a(기Ðî장부정
þ제외) õ당í부는 피ü험×¬ 진단된 당Þ ÞÞ되ì 있는 한î표준
질병·ì인분류Õ 따ÿ 판단þ니ö. 또한, 상기 분류표의 분류번þ와 연
관성÷ 있õ, 분류번þ를 동ÞÕ 부í ¬·한 경우 ý 질병÷ ÿýþ
니ö.

2. 진단 당Þ의 한î표준질병·ì인분류Õ 따ÿ ÷ þ관ÕÝ ü장Ý는 질병
Õ 대한 ü험® É¯í부¬ 판단된 경우, ÷후 한î표준질병·ì인분류 
¼정으ü 질병분류¬ 변경되더ÿ÷ ÷ þ관ÕÝ ü장Ý는 질병 õ당 í
부를 öÞ 판단ÝÉ Ï÷니ö.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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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24A
요로결Þ 분류표

1. þ관Õ 규정Ý는<Öü결Þ=으ü 분류되는 질병은 제8ì 한î표준질병
ì인분류(통계청 ìÞ 제2020-175þ, 2021.1.1 ÞÞ) 중 ö음Õ É은 
질병을 말Ý며, ÷후 한î표준질병·ì인분류¬ ¼정되는 경우는 ¼정된 
기준Õ 따ÿ ÷ þ관ÕÝ ü장Ý는 Öü결Þ õ당 í부를 판단þ니ö.

분류항목 분류번호

신장 및 Ö관의 결Þ
Ý부Öü의 결Þ

N20
N21

 ü) 제9ì ¼정 ÷후 ÷ þ관ÕÝ ü장Ý는 Öü결Þ õ당í부는 피ü험×
¬ 진단된 당Þ ÞÞ되ì 있는 한î표준질병·ì인분류Õ 따ÿ 판단þ
니ö. 또한, 상기 분류표의 분류번þ와 연관성÷ 있õ, 분류번þ를 동
ÞÕ 부í ¬·한 경우 ý 질병÷ ÿýþ니ö.

2. 진단 당Þ의 한î표준질병·ì인분류Õ 따ÿ ÷ þ관ÕÝ ü장Ý는 질병
Õ 대한 ü험® É¯í부¬ 판단된 경우, ÷후 한î표준질병·ì인분류 
¼정으ü 질병분류¬ 변경되더ÿ÷ ÷ þ관ÕÝ ü장Ý는 질병 õ당 í
부를 öÞ 판단ÝÉ Ï÷니ö.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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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25A
통풍 분류표

1. þ관Õ 규정Ý는 통풍으ü 분류되는 질병은 제8ì ¼정 한î표준질병ì인
분류(통계청 ìÞ 제2020-175þ, 2021.1.1 ÞÞ)중 ö음Õ É은 질병을 
말Ý며, ÷후 한î표준질병·ì인분류¬ ¼정되는 경우는 ¼정된 기준Õ 따
ÿ 통풍 õ당 í부를 판단þ니ö.

대 상 질 병 분류번호

1. 통풍 M10
 ü) 제9ì ¼정 ÷후 ÷ þ관ÕÝ ü장Ý는 통풍 õ당í부는 피ü험×¬ 

진단된 당Þ ÞÞ되ì 있는 한î표준질병·ì인분류Õ 따ÿ 판단þ니ö. 
또한, 상기 분류표의 분류번þ와 연관성÷ 있õ, 분류번þ를 동ÞÕ 부
í ¬·한 경우 ý 질병÷ ÿýþ니ö.

2. 진단 당Þ의 한î표준질병·ì인분류Õ 따ÿ ÷ þ관ÕÝ ü장Ý는 질병
Õ 대한 ü험® É¯í부¬ 판단된 경우, ÷후 한î표준질병·ì인분류 
¼정으ü 질병분류¬ 변경되더ÿ÷ ÷ þ관ÕÝ ü장Ý는 질병 õ당 í
부를 öÞ 판단ÝÉ Ï÷니ö.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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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26A
대상ÿ진 분류표

1. þ관Õ 규정Ý는 대상ÿ진으ü 분류되는 질병은 제8ì ¼정 한î표준질병
ì인분류(통계청 ìÞ 제2020-175þ, 2021.1.1 ÞÞ)중 ö음Õ É은 질병
을 말Ý며, ÷후 한î표준질병·ì인분류¬ ¼정되는 경우는 ¼정된 기준Õ 
따ÿ ÷ þ관ÕÝ ü장Ý는 대상ÿ진 õ당 í부를 판단þ니ö.

대 상 질 병 분류번호

1. 대상ÿ진 B02

 ü) 제9ì ¼정 ÷후 ÷ þ관ÕÝ ü장Ý는 대상ÿ진 õ당í부는 피ü험×
¬ 진단된 당Þ ÞÞ되ì 있는 한î표준질병·ì인분류Õ 따ÿ 판단þ
니ö. 또한, 상기 분류표의 분류번þ와 연관성÷ 있õ, 분류번þ를 동
ÞÕ 부í ¬·한 경우 ý 질병÷ ÿýþ니ö.

2. 진단 당Þ의 한î표준질병·ì인분류Õ 따ÿ ÷ þ관ÕÝ ü장Ý는 질병
Õ 대한 ü험® É¯í부¬ 판단된 경우, ÷후 한î표준질병·ì인분류 
¼정으ü 질병분류¬ 변경되더ÿ÷ ÷ þ관ÕÝ ü장Ý는 질병 õ당 í
부를 öÞ 판단ÝÉ Ï÷니ö.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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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27A
Æ성신생물(암)(기Ð피부암 및 ½상선암 제외) 분류표

1. þ관Õ 규정Ý는<Ø=으ü 분류되는 질병은 제8ì 한î표준질병ì인분
류(통계청 ìÞ 제2020-175þ, 2021.1.1 ÞÞ) 중 ö음Õ É은 질병을 
말Ý며, ÷후 한î표준질병·ì인분류¬ ¼정되는 경우는 ¼정된 기준Õ 
따ÿ ÷ þ관ÕÝ ü장Ý는 Æ성신생¼(Ø)(기Ð피부Ø 및 ½상선Ø 제
외) õ당 í부를 판단þ니ö.

분류항목 분류번호

 1. Éà, í½ 및 인두의 Æ성신생¼
 2. ÍÖ기관의 Æ성신생¼
 3. þø기 및 흉ý내 기관의 Æ성신생¼
 4. 골 및 관절연골의 Æ성신생¼
 5. 피부의 Æ성 흑생종
 6. 중피성 및 연øÊ의 Æ성신생¼
 7. ç방의 Æ성신생¼
 8. í성 생ß기관의 Æ성신생¼
 9. ¸성 생ß기관의 Æ성신생¼
10. Öü의 Æ성신생¼
11. 눈, 뇌 및 중Ý신경계통의 기Ð 부분의 Æ성신생¼
12. 부신의 Æ성신생¼
13. 기Ð 내분비선 및 관련 íø¼의 Æ성신생¼
14. 불명×한, ÷ì성 및 상세불명 부위의 Æ성신생¼
15. ½프, ø혈 및 관련øÊ의 Æ성신생¼
16. ø¾된(원À성) íÿ 부위의 Æ성신생¼
17. 진성 É혈í 증ö증
18. 골Ú 형성÷상 증후군
19. 만성 골Ú증ß 질환
20. 본Ü성(출혈성) 혈Í판혈증
21. 골Úíç증
22. 만성 þ산í성 ½혈병[üþ산í증후군]

C00~C14
C15~C26
C30~C39
C40~C41

C43
C45~C49

C50
C51~C58
C60~C63
C64~C68
C69~C72

C74
C75

C76~C80
C81~C96

C97
D45
D46

D47.1
D47.3
D47.4
D4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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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ü) 제9ì ¼정 ÷후 ÷ þ관ÕÝ ü장Ý는 Æ성신생¼(Ø)(기Ð피부Ø 및 
½상선Ø 제외) õ당í부는 피ü험×¬ 진단된 당Þ ÞÞ되ì 있는 한
î표준질병·ì인분류Õ 따ÿ 판단þ니ö. 또한, 상기 분류표의 분류번
þ와 연관성÷ 있õ, 분류번þ를 동ÞÕ 부í ¬·한 경우 ý 상병÷ 
ÿýþ니ö.

 ※ 한î표준질병ì인분류 ÉîÝ의 <ìý 및 질병÷환의 분류번þ부í를 
위한 선정준ßü Éî=Õ 따ÿ C77~C80(불명×한, ÷ì성 및 상세불
명 부위의 Æ성신생¼(Ø))의 경우 ÿì성 Æ성신생¼(Ø)÷ ×인되는 
경우Õ는 원À부위(최Í À생한 부위)를 기준으ü 분류þ니ö. ö만, ÷ 
경우Õ÷ ÷ì성 및 상세불명 부위의 Æ성신생¼(Ø)(C77~C80)의 진
단×정 ÞØ은 원ÀØ 진단×정 ÞØ으ü 변경되É Ï÷니ö.

2. 진단 당Þ의 한î표준질병·ì인분류Õ 따ÿ ÷ þ관ÕÝ ü장Ý는 질병
Õ 대한 ü험® É¯í부¬ 판단된 경우, ÷후 한î표준질병·ì인분류 
¼정으ü 질병분류¬ 변경되더ÿ÷ ÷ þ관ÕÝ ü장Ý는 질병 õ당 í
부를 öÞ 판단ÝÉ Ï÷니ö.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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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28A
기Ð피부암 및 ½상선암 분류표

1. þ관Õ 규정Ý는<기Ð피부Ø=및<½상선Ø=으ü 분류되는 질병은 제8
ì 한î표준질병ì인분류(통계청 ìÞ 제2020-175þ, 2021.1.1 ÞÞ) 
중 ö음Õ É은 질병을 말Ý며, ÷후 한î표준질병·ì인분류¬ ¼정되는 
경우는 ¼정된 기준Õ 따ÿ ÷ þ관ÕÝ ü장Ý는 기Ð피부Ø 및 ½상선
Ø õ당 í부를 판단þ니ö.

분류항목 분류번호

 1. 기Ð피부의 Æ성신생¼
 2. ½상선의 Æ성신생¼

C44
C73

 ü) 제9ì ¼정 ÷후 ÷ þ관ÕÝ ü장Ý는 기Ð피부Ø 및 ½상선Ø õ당
í부는 피ü험×¬ 진단된 당Þ ÞÞ되ì 있는 한î표준질병·ì인분류
Õ 따ÿ 판단þ니ö. 또한, 상기 분류표의 분류번þ와 연관성÷ 있õ, 
분류번þ를 동ÞÕ 부í ¬·한 경우 ý 질병÷ ÿýþ니ö.

2. 진단 당Þ의 한î표준질병·ì인분류Õ 따ÿ ÷ þ관ÕÝ ü장Ý는 질병
Õ 대한 ü험® É¯í부¬ 판단된 경우, ÷후 한î표준질병·ì인분류 
¼정으ü 질병분류¬ 변경되더ÿ÷ ÷ þ관ÕÝ ü장Ý는 질병 õ당 í
부를 öÞ 판단ÝÉ Ï÷니ö.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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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성분명(î문 ․영문) 의약품명(î문)

1
å플½버Ê트
aflibercept

잘트À주25mg/mL(å플½버Ê트)

2
알¹ò닙염산염

alectinib
알¸센자캡슐150밀½그¿(알¹ò닙염산염)

3
아파ò닙÷말¸산염

afatinib

지오트¾정20밀½그¿(아파ò닙÷말¸산염)

지오트¾정30밀½그¿(아파ò닙÷말¸산염)

지오트¾정40밀½그¿(아파ò닙÷말¸산염)

4
Ö시ò닙
axitinib

인ÿ÷Ð정1밀½그¿(Ö시ò닙)

인ÿ÷Ð정5밀½그¿(Ö시ò닙)

5
보르테조밉삼합체

bortezomib

벨조밉주1밀½그¿(보르테조밉삼합체)

벨조밉주3.5밀½그¿(보르테조밉삼합체)

벨케÷드주(보르테조밉삼합체)

벨킨주2.5밀½그¿(보르테조밉삼합체)

벨킨주3.5밀½그¿(보르테조밉삼합체)

보테벨주3.5밀½그¿(보르테조밉삼합체)

테조민주2.5밀½그¿(보르테조밉삼합체)

테조민주3.5밀½그¿(보르테조밉삼합체)

테조벨주(보르테조밉삼합체)

@별표29A

특정질병 표적항암제 해당 의약품명 및 성분명 안내

1. Å래 <표É항Ø제= õ당 의þ품명 및 성분명은 2023년 8월 기준÷며, ß
품의þ품Í전Ü의 신규 허¬ 또는 허¬취Í Þ õ당 내용÷ 변동될 Ú 
있÷니ö. Å래의 내용은 ü험¬É×의 ÷õ를 돕기 위한 참ì×료 ÷므ü, 
Ü방된 항Ø제의 <표É항Ø제= õ당 í부는 반üÞ 전문의료인의 ×문을 
통õ ×인ÝÞ기 ¼À니ö.

2. ß품의þ품Í전Ü 의þ품통þ정üÞ스템(https://nedrug.mfds.go.kr) 검É
ýÕÝ 의þ품명, 성분명을 검ÉÝÞ면 õ떤 Ø종Õ õ당 의þ품÷ 허¬
되É는É 효·∙효ü의 내용을 통õ ×인Ýä Ú 있÷니ö.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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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성분명(î문 ․영문) 의약품명(î문)

프로테조밉주(보르테조밉삼합체)

프로테조밉주2.5밀½그¿(보르테조밉삼합체)

6
카보잔ò닙
cabozantinib

카보메ó스정20밀½그¿(카보잔ò닙)

카보메ó스정40밀½그¿(카보잔ò닙)

카보메ó스정60밀½그¿(카보잔ò닙)

7
카르필조밉
carfilzomib

키프롤½스주30밀½그¿(카르필조밉)

키프롤½스주60밀½그¿(카르필조밉)

8
세½ò닙
ceritinib

자÷카디아캡슐150밀½그¿(세½ò닙)

9
크½조ò닙
crizotinib

잴코½캡슐200밀½그¿(크½조ò닙)

잴코½캡슐250밀½그¿(크½조ò닙)

10
다브ÿÛ닙메실산염

dabrafenib

ÿ핀나캡슐50밀½그¿(다브ÿÛ닙메실산염)

ÿ핀나캡슐75밀½그¿(다브ÿÛ닙메실산염)

11
다사ò닙
dasatinib

스프ÿ÷셀정100밀½그¿(다사ò닙)

스프ÿ÷셀정20밀½그¿(다사ò닙)

스프ÿ÷셀정50밀½그¿(다사ò닙)

스프ÿ÷셀정70밀½그¿(다사ò닙)

스프ÿ÷셀정80밀½그¿(다사ò닙)

12
엘로ò닙염산염

erlotinib

엘로쎄Ð정100밀½그¿(엘로ò닙염산염)

엘로쎄Ð정150밀½그¿(엘로ò닙염산염)

엘로팁정100밀½그¿(엘로ò닙염산염)(Ú출용)

엘로팁정150밀½그¿(엘로ò닙염산염)

엘ò닙정100밀½그¿(엘로ò닙염산염)

엘ò닙정150밀½그¿(엘로ò닙염산염)

Ð쎄바정100밀½그¿(엘로ò닙염산염)

Ð쎄바정150밀½그¿(엘로ò닙염산염)

Ð쎄바정25밀½그¿(엘로ò닙염산염)

Ð쎄원정100밀½그¿(엘로ò닙염산염)

Ð쎄원정150밀½그¿(엘로ò닙염산염)

테바엘로ò닙정100mg(엘로ò닙염산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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테바엘로ò닙정150mg(엘로ò닙염산염)

테바엘로ò닙정25mg(엘로ò닙염산염)

13
Õ¼로½무스
everolimus

아피니토정10밀½그¿(Õ¼로½무스)

아피니토정2.5밀½그¿(Õ¼로½무스)

아피니토정5밀½그¿(Õ¼로½무스)

Õ½니토정10mg(Õ¼로½무스)

Õ½니토정5밀½그¿(Õ¼로½무스)_(5mg/1정)

Õ¼로즈정 10밀½그¿

Õ¼로즈정 2.5밀½그¿

Õ¼로즈정 5밀½그¿

14
게피ò니브
gefitinib

¸피사정(게피ò니브)

스Ü사정250밀½그¿(게피ò니브)

÷¸사정(게피ò니브)

÷¸ò닙정250밀½그¿(게피ò니브)

÷¸피논정(게피ò니브)

제피ò닙정(게피ò니브)

15
÷브øò닙
ibrutinib

Ç브øþ카캡슐140밀½그¿(÷브øò닙)

16
÷매ò닙메실산염

imatinib

글로팁정400밀½그¿(÷매ò닙메실산염)

글½닙정100밀½그¿(÷매ò닙메실산염)

글½닙정200밀½그¿(÷매ò닙메실산염)

글½닙정400밀½그¿(÷매ò닙메실산염)

글½마정100밀½그¿(÷매ò닙메실산염)

글½마정200밀½그¿(÷매ò닙메실산염)

글½마정400밀½그¿(÷매ò닙메실산염)

글½½필름코팅정100밀½그¿(÷매ò닙메실산염)

글½ò브필름코팅정100밀½그¿(÷매ò닙메실산염)

글½ò브필름코팅정300밀½그¿(÷매ò닙메실산염)

글½ò브필름코팅정400밀½그¿(÷매ò닙메실산염)

ø키½필름코팅정100밀½그¿(÷매ò닙메실산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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ø키½필름코팅정200밀½그¿(÷매ò닙메실산염)

ø키½필름코팅정400밀½그¿(÷매ò닙메실산염)

류코½정100밀½그¿(÷매ò닙메실산염)

류코½정400밀½그¿(÷매ò닙메실산염)

유니팁정100밀½그¿(÷매ò닙메실산염)(Ú출용)

÷니½정100밀½그¿(÷매ò닙메실산염)

÷니½정400밀½그¿(÷매ò닙메실산염)

÷매팁정100밀½그¿(÷매ò닙메실산염)

÷매팁정400밀½그¿(÷매ò닙메실산염)

제÷ò닙정100밀½그¿(÷매ò닙메실산염)

제÷ò닙정400밀½그¿(÷매ò닙메실산염)

케어½정100밀½그¿(÷매ò닙메실산염)

케어½정400밀½그¿(÷매ò닙메실산염)

17
ø사조밉시트¸÷트

ixazomib

닌ÿ로캡슐2.3밀½그¿(ø사조밉시트¸÷트)

닌ÿ로캡슐3밀½그¿(ø사조밉시트¸÷트)

닌ÿ로캡슐4밀½그¿(ø사조밉시트¸÷트)

18
ÿ파ò닙ò토실¸÷트

lapatinib
Ð÷커브정250밀½그¿(ÿ파ò닙디토실¸÷트)

19
렌바ò닙메실산염

lenvatinib

렌þ마캡슐10밀½그¿(렌바ò닙메실산염)

렌þ마캡슐4밀½그¿(렌바ò닙메실산염)

20
닐로ò닙

염산염일Ú화물
nilotinib

Ð시그나캡슐150밀½그¿(닐로ò닙염산염일Ú화물)

Ð시그나캡슐200밀½그¿(닐로ò닙염산염일Ú화물)

Ð시그나캡슐50밀½그¿(닐로ò닙염산염일Ú화물)
_(55.15mg/1캡슐)

21
올ÿ파¾
olaparib

린파자캡슐50밀½그¿(올ÿ파¾)

린파자정 100밀½그¿(올ÿ파¾)

린파자정 150밀½그¿(올ÿ파¾)

22
오시머ò닙
osimertinib

Ð그½소정40밀½그¿(오시머ò닙메실산염)

Ð그½소정80밀½그¿(오시머ò닙메실산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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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
팔보시클¾
palbociclib

È랜스캡슐100mg(팔보시클¾)

È랜스캡슐125mg(팔보시클¾)

È랜스캡슐75mg(팔보시클¾)

È랜스정75밀½그¿(팔보시클¾)

È랜스정100밀½그¿(팔보시클¾)

È랜스정125밀½그¿(팔보시클¾)

알렌시캡슐75mg(팔보시클¾)

알렌시캡슐100mg(팔보시클¾)

알렌시캡슐125mg(팔보시클¾)

24
파조파닙염산염

pazopanib

보트½엔트정200밀½그¿(파조파닙염산염)

보트½엔트정400밀½그¿(파조파닙염산염)

25
ÿ나ò닙염산염

ponatinib

아÷클ø시그정15밀½그¿(ÿ나ò닙염산염)

아÷클ø시그정45밀½그¿(ÿ나ò닙염산염)

26
ÿ도ò닙염산염

radotinib

슈Ü트캡슐100밀½그¿(ÿ도ò닙염산염)

슈Ü트캡슐200밀½그¿(ÿ도ò닙염산염)

27
¸고ÿÛ닙
regorafenib

스ò바가정40밀½그¿(¸고ÿÛ닙)

28
ù소½ò닙인산염

ruxolitinib

자카þ정5밀½그¿(ù소½ò닙인산염)

자카þ정10밀½그¿(ù소½ò닙인산염)

자카þ정15밀½그¿(ù소½ò닙인산염)

자카þ정20밀½그¿(ù소½ò닙인산염)

29
소ÿÛ닙토실¸÷트

(미분화)
sorafenib

¶사바정200밀½그¿(소ÿÛ닙토실¸÷트(미분화))

30 Ú니ò닙말산염
sunitinib

Ú텐캡슐12.5밀½그¿(Ú니ò닙말산염)

Ú텐캡슐25밀½그¿(Ú니ò닙말산염)

Ú텐캡슐50밀½그¿(Ú니ò닙말산염)

31 Ý시롤½무스
temsirolimus 토½셀주(Ý시롤½무스)

32
트ÿ메ò닙

디메틸설Ā시드
trametinib

매큐셀정0.5밀½그¿(트ÿ메ò닙디메틸설Ā시드)

매큐셀정2밀½그¿(트ÿ메ò닙디메틸설Ā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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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
반데Ð닙
vandetanib

카프렐사정100밀½그¿(반데Ð닙)

카프렐사정300밀½그¿(반데Ð닙)

34
¼무ÿÛ닙
vemurafenib

젤보ÿ프정240밀½그¿(¼무ÿÛ닙)

35
¸날½도마÷드
lenalidomide

¸날도캡슐2.5mg(¸날½도마÷드)

¸날도캡슐5mg(¸날½도마÷드)

¸날도캡슐7.5mg(¸날½도마÷드)

¸날도캡슐10mg(¸날½도마÷드)

¸날도캡슐15mg(¸날½도마÷드)

¸날도캡슐20mg(¸날½도마÷드)

¸날도캡슐25mg(¸날½도마÷드)

¸날로마캡슐2.5밀½그¿(¸날½도마÷드)

¸날로마캡슐5밀½그¿(¸날½도마÷드)

¸날로마캡슐7.5밀½그¿(¸날½도마÷드)

¸날로마캡슐10밀½그¿(¸날½도마÷드)

¸날로마캡슐15밀½그¿(¸날½도마÷드)

¸날로마캡슐20밀½그¿(¸날½도마÷드)

¸날로마캡슐25밀½그¿(¸날½도마÷드)

¸날½드정(¸날½도마÷드)

¸블½미드캡슐2.5밀½그¿(¸날½도마÷드)

¸블½미드캡슐5밀½그¿(¸날½도마÷드)

¸블½미드캡슐10밀½그¿(¸날½도마÷드)

¸블½미드캡슐15밀½그¿(¸날½도마÷드)

¸블½미드캡슐20밀½그¿(¸날½도마÷드)

¸블½미드캡슐25밀½그¿(¸날½도마÷드)

36
브½가ò닙
brigatinib

　

알룬브¾정30밀½그¿(브½가ò닙)

알룬브¾정90밀½그¿(브½가ò닙)

알룬브¾정180밀½그¿(브½가ò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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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7
미도스Ð우린
midostaurin

ÿ÷답연질캡슐25밀½그¿(미도스Ð우린)

38
니ÿ파¾

토실산염일Ú화물
niraparib

제줄ÿ캡슐100밀½그¿(니ÿ파¾토실산염일Ú화물)

39
퍼þ주맙
pertuzumab

퍼제Ð주(퍼þ주맙)

40
트ÿ스þ주맙엠탄신

trastuzumab 
emtansine

캐싸일ÿ주100밀½그¿(트ÿ스þ주맙엠탄신)

캐싸일ÿ주160밀½그¿(트ÿ스þ주맙엠탄신)

41
트ÿ스þ주맙
trastuzumab

삼Û넷주150밀½그¿(트ÿ스þ주맙)

삼Û넷주440밀½그¿(트ÿ스þ주맙)

허Ê틴주150밀½그람(트ÿ스þ주맙) 
(단클론항체,유전자재조합)

허Ê틴주440밀½그¿(트ÿ스þ주맙)

허Ê틴피하주사600밀½그¿(트ÿ스þ주맙)

허쥬마주150mg(트ÿ스þ주맙)(단클론항체,유전자재조합)

허쥬마주440mg(트ÿ스þ주맙)(단클론항체,유전자재조합)

42
오þ누þ주맙
obinutuzumab

가싸÷바주(오þ누þ주맙,유전자재조합)

43
실ÿ시맙
siltuximab

실반트주100밀½그¿(실ÿ시맙,유전자재조합)

실반트주400밀½그¿(실ÿ시맙,유전자재조합)

44
세ÿ시맙
cetuximab

얼þÿ스주5mg/mL(세ÿ시맙)

45
블½나þ모맙
blinatumomab

블린사÷토주35마÷크로그¿(블½나þ모맙,유전자재조합)

46
브렌ÿ시맙¼도틴
brentuximab vedotin

å드세트½스주(브렌ÿ시맙¼도틴)

47
¼바시주맙
bevacizumab

아바스틴주(¼바시주맙)

온¼브지주(¼바시주맙)

자÷ÿ¼브주(¼바시주맙)

아½시스주4mL(¼바시주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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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½시스주16mL(¼바시주맙)

¼그젤마주4mL(¼바시주맙)

¼그젤마주16mL(¼바시주맙)

48
½ÿ시맙
rituximab

맙테ÿ주(½ÿ시맙)(단클론항체,유전자재조합)

맙테ÿ피하주사(½ÿ시맙)(유전자재조합)

트ù시마주(½ÿ시맙)(단클론항체,유전자재조합)

49
ÿ무시ø맙
ramucirumab

사÷람자주10밀½그¿/밀½½터(ÿ무시ø맙,유전자재조합)

50
다ÿþ무맙
daratumumab

다잘¹스주(다ÿþ무맙)

51
아테졸½주맙
atezolizumab

ò쎈트¾주(아테졸½주맙)

52
니볼ø맙
nivolumab　

옵디보주20mg(니볼ø맙,유전자재조합)

옵디보주100mg(니볼ø맙,유전자재조합)

옵디보주240mg(니볼ø맙,유전자재조합)

53
펨브롤½주맙
pembrolizumab

키트ø다주(펨브롤½주맙,유전자재조합)

54
탈½도마÷드
thalidomide

세엘진탈½도마÷드캡슐50밀½그¿

탈ÿ÷드캡슐100mg(탈½도마÷드)

탈ÿ÷드캡슐50mg(탈½도마÷드)

탈로다캡슐100밀½그¿(탈½도마÷드)

탈로다캡슐50밀½그¿(탈½도마÷드)

탈½그로브캡슐100밀½그¿(탈½도마÷드)

탈½그로브캡슐50밀½그¿(탈½도마÷드)

55
ÿ말½도마÷드
pomalidomide

ÿ말½스트캡슐1밀½그¿(ÿ말½도마÷드)

ÿ말½스트캡슐2밀½그¿(ÿ말½도마÷드)

ÿ말½스트캡슐3밀½그¿(ÿ말½도마÷드)

ÿ말½스트캡슐4밀½그¿(ÿ말½도마÷드)

56
÷필½무맙
ipilimumab

여보÷주200밀½그¿/40밀½½터(÷필½무맙,유전자재조합)

여보÷주50밀½그¿/10밀½½터(÷필½무맙,유전자재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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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7
더발ø맙
durvalumab

Ç핀지주(더발ø맙)

58
÷노þ주맙
오조가마÷신
inotuzumab

¼스폰사주(÷노þ주맙오조가마÷신)

59
아벨ø맙
avelumab

바벤시오주(아벨ø맙)

60
아¼마시클¾
abemaciclib

버제니오정50밀½그¿(아¼마시클¾)

버제니오정100밀½그¿(아¼마시클¾)

버제니오정150밀½그¿(아¼마시클¾)

버제니오정200밀½그¿(아¼마시클¾)

61
¼µ토클Ā스
venetoclax

벤클¹스Ð정10밀½그¿(¼µ토클Ā스)

벤클¹스Ð정50밀½그¿(¼µ토클Ā스)

벤클¹스Ð정100밀½그¿(¼µ토클Ā스)

62
길테½ò닙푸마르산염

giteritinib 
조스파Ð정40밀½그¿(길테½ò닙푸마르산염)

63
다코미ò닙
dacomitinib  
hydrate

þ짐프로정15밀½그¿(다코미ò닙Ú화물)

þ짐프로정45그¿(다코미ò닙Ú화물)

þ짐프로정30밀½그¿(다코미ò닙Ú화물)

64
½보시클¾
ribociclib

키스칼½정 200밀½그¿(½보시클¾Û신산염)

65
엔트¹ò닙
entrectinib

로즐½트¹캡슐100밀½그¿(엔트¹ò닙)

로즐½트¹캡슐200밀½그¿(엔트¹ò닙)

66
ÿ로트¹ò닙
larotrectinib

þ트Āþæ(ÿ로트¹ò닙황산염)

þ트Āþ캡슐100밀½그¿(ÿ로트¹ò닙황산염)

þ트Āþ캡슐25밀½그¿(ÿ로트¹ò닙황산염)

67
¸÷저ò닙
Lazertinib

¹ÿ자정80밀½그¿(¸÷저ò닙메실산염일Ú화물)

　

68
엔코ÿÛ닙
Encorafenib

þÿ토þ캡슐75밀½그¿(엔코ÿÛ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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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9
÷사ÿ시맙
Isatuximab

살클½사주(÷사ÿ시맙)

　

70
ò사젠¹류셀

Tisagenlecleucel

킴½아주(ò사젠¹류셀)

71
탈ÿ조파¾
Talazoparib

탈제나캡슐1밀½그¿(탈ÿ조파¾토실산염)

탈제나캡슐0.25밀½그¿(탈ÿ조파¾토실산염)

72
로ÿò닙
Lorlatinib

로þ큐아정25밀½그¿(롤ÿò닙)

로þ큐아정100밀½그¿(롤ÿò닙)

73
겜þ주맙오조가마÷신
Gemtuzumab Ozogamicin

마일로Ñ주4.5밀½그¿(겜þ주맙오조가마÷신)

　

74
아미반Ð맙

Amivantamab 350mg

½브½반트주(아미반Ð맙)

　

75
소토ÿ십
Sotorasib

ø마크ÿ스정120밀½그¿(소토ÿ십)　

76
폴ÿþ주맙¼도틴

Polatuzumab Vedotin
폴ÿ÷þ주(폴ÿþ주맙¼도틴)　

77
µÿò닙말¸산염
Neratinib Maleate

너링스정(µÿò닙말¸산염)　

78
자누브øò닙
Zanubrutinib

브ø킨사캡슐80밀½그¿(자누브øò닙)　

79

테ÿò닙염산염Ú화물
Tepotinib 

Hydrochloride  
Hydrate

Þ메코정225밀½그¿(테ÿò닙염산염Ú화물)
　

80

프랄세ò닙분무건조
분산체

Pralsetinib Spray 
Dried Dispersion

가브¸토캡슐100밀½그¿(프랄세ò닙)

81
셀퍼카ò닙

Selpercatinib
¸테브모캡슐40밀½그¿(셀퍼카ò닙)
¸테브모캡슐80밀½그¿(셀퍼카ò닙)

82
å시미닙염산염

Asciminib 
Hydrochloride

É블¾스정20밀½그¿(å시미닙염산염)
É블¾스정40밀½그¿(å시미닙염산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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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3

카프마ò닙염산염일
Ú화물

Capmatinib 
Hydrochloride  
Monohydrate

Ð브¹Ð정150밀½그¿(카프마ò닙염산염일Ú화물)

Ð브¹Ð정200밀½그¿(카프마ò닙염산염일Ú화물)

84
퍼þ주맙/트ÿ스þ주맙
Pertuzumab/Trastuzumab

Û스코피하주사1200/600밀½그¿(퍼þ주맙/트ÿ스þ주맙)

Û스코피하주사600/600밀½그¿(퍼þ주맙/트ÿ스þ주맙)

85
òÿ브øò닙염산염

Tirabrutinib 
Hydrochloride

¼¹스브ø정80밀½그¿(òÿ브øò닙염산염)

86
셀½¶서
Selinexor

Ö스ÿþ오정20밀½그¿(셀½¶서)

87

Û드ÿò닙염산염Ú화물
Fedratinib 

dihydrochloride  
monohydrate

인¸ÿ캡슐(Û드ÿò닙염산염Ú화물)

88
모보서ò닙Û신산염

Mobocertinib 
Succinate

Ö스키þò캡슐40밀½그¿(모보서ò닙Û신산염)
　

89
얼다피ò닙
Erdafitinib

발¼사정3밀½그¿(얼다피ò닙)

발¼사정4밀½그¿(얼다피ò닙)

발¼사정5밀½그¿(얼다피ò닙)

90
도스탈½맙
Dostarlimab

젬퍼½주(도스탈½맙)

91
보Úò닙일Ú화물

Bosutinib 
Monohydrate

보술½프정100밀½그¿(보Úò닙일Ú화물)

보술½프정400밀½그¿(보Úò닙일Ú화물)

보술½프정500밀½그¿(보Úò닙일Ú화물)

92
Û미가ò닙
Pemigatinib

Û마자÷¸정13.5밀½그¿(Û미가ò닙)

Û마자÷¸정4.5밀½그¿(Û미가ò닙)

Û마자÷¸정9밀½그¿(Û미가ò닙)

93
트ÿ스þ주맙데ù스테칸
Trastuzumab deruxtecan

엔허þ주100mg(트ÿ스þ주맙데ù스테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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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4
모가물½주맙
Mogamulizumab

ÿ텔½지오주20밀½그¿(모가물½주맙)

95
엔ÿþ맙¼도틴 파드Ê주20밀½그¿(엔ÿþ맙¼도틴)

Enfortumab Vedotin 파드Ê주30밀½그¿(엔ÿþ맙¼도틴)

96
실Ð캅Ð젠오토류셀
Ciltacabtagene 
Autoleucel

카ÿò주(실Ð캅Ð젠오토류셀)

97
사시þ주맙고þ테칸
Ciltacabtagene 
Autoleucel

트로델þ주(사시þ주맙고þ테칸)

98
Ð파시Ð맙
Tafasitamab

민쥬þ주(Ð파시Ð맙)

3. 성분명은 8효·∙효ü9를 À현Þô는 ¼질의 명칭9을 의ûÝ며, 동ÿ 성분명
을 ¬진 íÿ 의þ품÷ 존재할 Ú 있÷니ö. ÿ반É으ü 의þ품명ü 성분
명을 병기Ýì 있으며, 괄þÍ의 명칭÷ 성분명을 의ûþ니ö.

4. 의þ품명은 제þìùö 상품판ý를 위õ 명명한 상품명(Brand Name)을 
의ûþ니ö.

5. 의료인 및 의료관계인의 ÷움을 ¿으Þ면 의þ품명ü 성분명을 üö 쉽게 
×인Ýä Ú 있÷니ö. <표É항Ø제= õ당í부는 전문의료인의 ×문을 통
õ ×인ÝÞ기 ¼À니ö.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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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Å비ÿÝ론 
abiraterone

×÷티¬정500밀½ý램
(Å비ÿÝ론Å세Ý÷ú(û분Ö))

2 Å¸스úü졸 
anastrozole

Õ÷ô스정(Å¸스úü졸)
Å½ûô스정(Å¸스úü졸)
Ý¼Å¸스úü졸정1밀½ý램
Åúü졸정(Å¸스úü졸)
페û젯정1밀½ý램(Å¸스úü졸)
Å¸스ñ정(Å¸스úü졸)

@별표30A
특정항암호르몬Þ료제 해당 의약품명 및 성분명

d Å래 "û정항Øþ르몬Þ료제" õ당 의þ품명 및 성분명은 ß품의þ품Í
전Ü의 신규 허¬ 또는 허¬ 취Í Þ õ당 내용÷ 변동될 Ú 있÷니ö. 
Å래의 내용은 ü험¬É×의 ÷õ를 돕기 위한 참ì×료 ÷므ü, Ü방된 
항Ø제의 "û정항Øþ르몬Þ료제" õ당 í부는 반üÞ 전문의료인의 ×
문을 통õ ×인ÝÞ기 ¼À니ö. 

e ß품의þ품Í전Ü 의þ품통þ정üÞ스템(https://nedrug.mfds.go.kr) 검
ÉýÕÝ 의þ품명, 성분명을 검ÉÝÞ면 õ떤 Ø종Õ õ당 의þ품÷ 허
¬되É는É 효·∙효ü의 내용을 통õ ×인Ýä Ú 있÷니ö.

의약품명과 성분명

- 성분명은8효·∙효ü9를 À현Þô는 ¼질의 명칭을 의ûÝ며, 동ÿ 성분
명을 ¬진 íÿ 의þ품÷ 존재할 Ú 있÷니ö. ÿ반É으ü 의þ품명ü 
성분명을 병기Ýì 있으며, 괄þÍ의 명칭÷ 성분명을 의ûþ니ö.

- 의þ품명은 제þìùö 상품판ý를 위õ 명명한 상품명(Brand Name)
을 의ûþ니ö.

- 의료인 및 의료관계인의 ÷움을 ¿으Þ면 의þ품명ü 성분명을 üö 
쉽게 ×인Ýä Ú 있÷니ö.<û정항Øþ르몬Þ료제=õ당í부는 전문
의료인의 ×문을 통õ ×인ÝÞ기 ¼À니ö.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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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비칼루Ðûü 
bicalutamide

카Íô스정(비칼루Ðù÷ü)
비카ô스정(비칼루Ðù÷ü)50밀½ý램
비카루ü정
칼루Ðû정150밀½ý램(비칼루Ðûü)
칼루Ðû정50밀½ý램(비칼루Ðûü)
비카Í정(비칼루Ðûü)
카ô스정(비칼루Ðûü)
카Í비ú(비칼루Ðûü)
프ü세÷ü정(비칼루Ðûü)
프ü카ô스정(비칼루Ðù÷ü)
프ü칼린정50밀½ý램(비칼루Ðûü)
Ý¼비칼루Ðù÷ü정50밀½ý램
피엠Õ스비칼루Ðûü정50밀½ý램
(비칼루Ðûü(û분Ö))

4 öü루Ðù÷ü 
darolutamide 뉴¼카정300밀½ý램(öü루Ðù÷ü)

5 ó¬렐¾스 
degarelix

퍼ù곤ü80밀½ý램(ó¬렐¾스)
퍼ù곤ü120밀½ý램(ó¬렐¾스)

6 엔잘루Ðù÷ü 
enzalutamide Ö스탄디연질ï슐40mg(엔잘루Ðù÷ü)

7 Ö스메스탄 
exemestane Åüù신정25mg(Ö스메스탄)

8 풀¼스ú란ú 
fulvestrant 파슬üô스ü(풀¼스ú란ú)

9 ì세렐린 
goserelin

졸ÿô스óÿüì(ì세렐린Å세ú산ý)
졸ÿô스엘Õ÷óÿüì(ì세렐린Å세ú산ý) 

10 Àúü졸 
letrozole 

페ùÿ정(Àúü졸)
À¸ÿ정(Àúü졸)
úü젯정2.5밀½ý램(Àúü졸)
Àú론정(Àúü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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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Àúÿ정(Àúü졸)
파누엘정2.5밀½ý램(Àúü졸)
Ý¼Àúü졸정2.5밀½ý램

11 류프ü렐린 
leuprorelin

루피õóÿü3.75밀½ý램(류프ü렐린Å세ú산ý)
ü렐린óÿüì(류프ü렐린Å세ú산ý)
ü렐린üìæ(류프ü렐린Å세ú산ý)
엘½¬üü45밀½ý램(류프ü렐린Å세ú산ý)
엘½¬üü30밀½ý램(류프ü렐린Å세ú산ý)
엘½¬üü22.5밀½ý램(류프ü렐린Å세ú산ý)
엘½¬üü7.5밀½ý램(류프ü렐린Å세ú산ý)
루프린ü3.75mg(류프ü렐린Å세ú산ý)
루프린디피Õ스ü3.75밀½ý램
(류프ü렐린Å세ú산ý)
루프린디피Õ스ü11.25밀½ý램
(류프ü렐린Å세ú산ý)
루프린디피Õ스ü22.5밀½ý램
(류프ü렐린Å세ú산ý)

12 Ð»Þ펜 
tamoxifen

광동Ð»Þ펜정(Ð»Þ펜Þú르산ý)
광동Ð»Þ펜정20밀½ý램(Ð»Þ펜Þú르산ý)
놀¼ô스디정(Ð»Þ펜Þú르산ý)
놀¼ô스정(Ð»Þ펜Þú르산ý)
Ðº프Á스정10밀½ý램(Ð»Þ펜Þú르산ý)
Ðº프Á스정20밀½ý램(Ð»Þ펜Þú르산ý)
Ð»센정

13 ñÀû펜 
toremifene ÖÀ스톤정40밀½ý램(ñÀû펜Þú르산ý)

14 ú¾ñ렐린 
triptorelin

ó카ü틸-óÿ(ú¾ñ렐린Å세ú산ý)
ó카ü틸ü0.1밀½ý램(ú¾ñ렐린Å세ú산ý)
디페렐린피알3.75밀½ý¿ü(Í산ú¾ñ렐린)
디페렐린피알ü11.25밀½ý¿(파º산ú¾ñ렐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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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성분명(î문 및 영문) 의약품명(î문)

디페렐린Õ스알ü22.5밀½ý램
(ú¾ñ렐린파º산ý) 

15 메게스ú롤 
megestrol

메게ÞÅ정40mg(메게스ú롤Å세Ý÷ú)
메게ÞÅ정160mg(메게스ú롤Å세Ý÷ú)
´çÞÅ현Ñæ(메게스ú롤Å세Ý÷ú)
å피ú롤내ý현Ñæ(메게스ú롤Å세Ý÷ú)
메제ú롤현Ñæ(메게스ú롤Å세Ý÷ú)
메¬프Á스정40밀½ý램(Í산메게스ú롤)
메¬프Á스정160밀½ý램(Í산메게스ú롤)
대원메게스ú롤÷Õ스현Ñæ(메게스ú롤Å세Ý÷ú)
대원Í산메게스ú롤현Ñæ
메게롤현Ñæ(메게스ú롤Å세Ý÷ú)
메게ÞÅ현Ñæ(메게스ú롤Å세Ý÷ú)
메게÷스내ý현Ñæ(메게스ú롤Å세Ý÷ú)
메게÷스Õ프내ý현Ñæ(메게스ú롤Å세Ý÷ú)
메게÷ú현Ñæ(메게스ú롤Å세Ý÷ú)
메게프ü현Ñæ(메게스ú롤Å세Ý÷ú)
비í메게스ú롤현Ñæ(Í산메게스ú롤)
å피ú롤÷Õ스내ý현Ñæ(메게스ú롤Å세Ý÷ú)
원광Í산메게스ú롤내ý현Ñæ(Ú출용)
제÷ú롤현Ñæ(메게스ú롤Å세Ý÷ú)

16 Å팔루Ðûü
apalutamide Ā½ö정(Å팔루Ðù÷ü)

17 Þ프üÝ론
cyproterone Íüü쿨정(Þ프üÝ론Å세Ý÷ú)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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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31A
½상선암호르몬Þ료제 해당 의약품명 및 성분명

d Å래 "½상선Øþ르몬Þ료제" õ당 의þ품명 및 성분명은 2020년 10월 
기준÷며, ß품의þ품Í전Ü의 신규 허¬ 또는 허¬ 취Í Þ õ당 내용
÷ 변동될 Ú 있÷니ö. Å래의 내용은 ü험¬É×의 ÷õ를 돕기 위한 
참ì×료 ÷므ü, Ü방된 항Ø제의 "½상선Øþ르몬Þ료제" õ당 í부는 
반üÞ 전문의료인의 ×문을 통õ ×인ÝÞ기 ¼À니ö.

e ß품의þ품Í전Ü 의þ품통þ정üÞ스템(https://nedrug.mfds.go.kr) 검
ÉýÕÝ 의þ품명, 성분명을 검ÉÝÞ면 õ떤 Ø종Õ õ당 의þ품÷ 허
¬되É는É 효·∙효ü의 내용을 통õ ×인Ýä Ú 있÷니ö.

의약품명과 성분명

- 성분명은8효·∙효ü9를 À현Þô는 ¼질의 명칭을 의ûÝ며, 동ÿ 성분명을 ¬
진 íÿ 의þ품÷ 존재할 Ú 있÷니ö. ÿ반É으ü 의þ품명ü 성분명을 병기
Ýì 있으며, 괄þÍ의 명칭÷ 성분명을 의ûþ니ö.

- 의þ품명은 제þìùö 상품판ý를 위õ 명명한 상품명(Brand Name)을 의û
þ니ö.

- 의료인 및 의료관계인의 ÷움을 ¿으Þ면 의þ품명ü 성분명을 üö 쉽게 ×
인Ýä Ú 있÷니ö.<½상선Øþ르몬Þ료제=õ당í부는 전문의료인의 ×문을 
통õ ×인ÝÞ기 ¼À니ö. 

번호
성분명

(î문 및 영문)
의약품명(î문)

1 Àü티ý신
Levothyroxine

씬Éü÷ü정0.025밀½ý램(Àü티ý신¸ú륨ÚÖ¼)
씬Éü÷ü정0.0375밀½ý램(Àü티ý신¸ú륨ÚÖ¼)
씬Éü÷ü정0.05밀½ý램(Àü티ý신¸ú륨ÚÖ¼)
씬Éü÷ü정0.075밀½ý램(Àü티ý신¸ú륨ÚÖ¼)
씬Éü÷ü정0.112밀½ý램(Àü티ý신¸ú륨ÚÖ¼)
씬Éü÷ü정0.15밀½ý램(Àü티ý신¸ú륨ÚÖ¼)
씬Éü÷ü정0.1밀½ý램(Àü티ý신¸ú륨ÚÖ¼)
씬Éü÷ü정0.2밀½ý램(Àü티ý신¸ú륨ÚÖ¼)
씬Éý신정100ù÷크üý램(Àü티ý신¸ú륨ÚÖ¼)
씬Éý신정125ù÷크üý램(Àü티ý신¸ú륨ÚÖ¼)
씬Éý신정150ù÷크üý램(Àü티ý신¸ú륨ÚÖ¼)
씬Éý신정25ù÷크üý램(Àü티ý신¸ú륨ÚÖ¼)
씬Éý신정50ù÷크üý램(Àü티ý신¸ú륨ÚÖ¼)
씬Éý신정75ù÷크üý램(Àü티ý신¸ú륨ÚÖ¼)
씬Éý신정88ù÷크üý램(Àü티ý신¸ú륨ÚÖ¼)
ïÉü÷ü정(부광½æú¾스정)

2 ½æ티ü닌
Liothyronine

Ýúü닌정5ù÷크üý램(½æ티ü닌¸ú륨)
엘ú¾스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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Ø용기전 분류 성분명(î문·영문) 의약품명(î문)

면î관문ö
제제

ÅÝ졸½ü맙
atezolizumab 티쎈ú¾ü(ÅÝ졸½ü맙)

니볼루맙
nivolumab

옵디üü20mg(니볼루맙,ç전×재øþ)
옵디üü100mg(니볼루맙,ç전×재øþ)
옵디üü240mg(니볼루맙,ç전×재øþ)

û브롤½ü맙
pembrolizumab ôú루öü(û브롤½ü맙,ç전×재øþ)

÷필½무맙
ipilimumab

íü÷ü200밀½ý램/40밀½½ñ
(÷필½무맙,ç전×재øþ)

íü÷ü50밀½ý램/10밀½½ñ
(÷필½무맙,ç전×재øþ)

더À루맙
durvalumab

È핀Éü(2.4mL)(더À루맙)
È핀Éü(10mL)(더À루맙)

Å벨루맙
avelumab ¼벤Þæü(Å벨루맙)

항체þ¼중
þ체 

항ØÞ료제

úÿ스þü맙엠탄신
trastuzumab emtansine

캐싸ÿÿü100밀½ý램(úÿ스þü맙엠탄신)
캐싸ÿÿü160밀½ý램(úÿ스þü맙엠탄신)

브렌ÿÞ맙¼÷틴
brentuximab vedotin åü세ú½스ü(브렌ÿÞ맙¼÷틴)

@별표32A
특정면î항암제 해당 의약품명 및 성분명

1. Å래<û정면î항Ø제=õ당 의þ품명 및 성분명은 2022년 5월 기준÷며, 
ß품의þ품 Í전Ü의 신규 또는 허¬ 취Í Þ õ당 내용÷ 변동될 Ú 있÷
니ö. Å래의 내용은 ü험¬É×의 ÷õ를 돕기 위한 참ì×료 ÷므ü, Ü
방된 항Ø제의<û정면î항Ø제=õ당 í부는 반üÞ 전문의료인의 ×문
을 통õ ×인ÝÞ기 ¼À니ö.

2. ß품의þ품Í전Ü 의þ품통þ정üÞ스템(https://nedrug.mfds.go.kr) 검É
ýÕÝ 의þ품명, 성분명을 검ÉÝÞ면 õ떤 Ø종Õ õ당 의þ품÷ 허¬되
É는É 효··효ü의 내용을 통õ ×인Ýä Ú 있÷니ö.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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Ø용기전 분류 성분명(î문·영문) 의약품명(î문)

÷ùþü맙æø¬ù÷신
inotuzumab ozogamicin ¼스폰ìü(÷ùþü맙æø¬ù÷신)
겜þü맙æø¬ù÷신

gemtuzumab 
ozogamicin

ùÿüÑü4.5mg

폴ÿþü맙¼÷틴 
Polatuzumab vedotin 폴ÿ÷비ü

카티 
항ØÞ료제

티ì젠Á류셀
tisagenlecleucel 킴½Åü(티ì젠Á류셀)

3. 성분명은<효·효ü=를 À현Þô는 ¼질의 명칭을 의ûÝ며, 동ÿ 성분명
을 ¬진 íÿ 의þ품÷ 존재할 Ú 있÷니ö. ÿ반É으ü 의þ품명ü 성분
명을 병기Ýì 있으며, 괄þÍ의 명칭÷ 성분명을 의ûþ니ö.

4. 의þ품명은 제þìùö 상품판ý를 위õ 명명한 상품명(Brand Name)을 
의ûþ니ö.

5. 의료인 및 의료관계인의 ÷움을 ¿으Þ면 의þ품명ü 성분명을 üö 쉽게 
×인Ýä Ú 있÷니ö.<û정면î항Ø제=õ당í부는 전문의료인의 ×문
을 통õ ×인ÝÞ기 ¼À니ö.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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í 분 특 정 신 체 부 위

1 위, ï÷É장
2 공장(빈ý×), Þ장(돌ý×) 및 ù장(충Ú돌기 ÿý)
3 대장(ù장 및 Ê장 제외)*
4 Ê장
5 항문
6 간
7 ö½(쓸¼) 및 ö관
8 췌장
9 비장
10 기관, 기관É, 폐, 흉ú 및 흉ý(³골 ÿý)
11 ß[외비(ß ¼깥), 비½(ß Í) 및 부비½(ß 곁Ā) ÿý]
12 인두 및 후두(편÷ ÿý)
13 ß÷
14 í½(ÉÎ), ÞÅ, Ö, ÆÝ선(ò밑샘), ÷Ý선(귀밑샘) 및 설Ý선

(Ö밑샘)
15 귀[외÷(¼깥 귀), ìú, 중÷(¬운ó귀), 내÷(Î귀), 청신경 및 

ç양돌기(°É돌기) ÿý]
16 Íí 및 Íí부Î기 [Í검(눈꺼풀), 결ú, 누기(눈¼샘), Í근 및 

Í와내 øÊ ÿý]
17 신장
18 부신
19 Ö관, 방광 및 Ö÷
20 음경
21 질 및 외음부
22 전¾선
23 ç방(ç선 ÿý)

@별표33A
특정 신체부위․질병 분류표

@별표33-1A
특정 신체부위 분류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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í 분 특 정 신 체 부 위

24 ×궁[×궁체부(×궁몸통) ÿý]
25 ×궁체부(×궁몸통)(제왕절¼à을 ¿은 경우Õ 한ý)
26 난Í 및 난관
27 ì환[ì환Íú(ì환집ú) ÿý] 부ì환, 정관, 정í 및 정½
28 ½상선
29 부½상선
30 Ý혜부(넓Éö½ 부위의 위쪽 ü변)(Ý혜 탈장, 음½ 탈장 또는 

대퇴 탈장÷ 생긴 경우Õ 한ý)
31 피부(두피 및 Éà ÿý)
32 경Ý부(õ당신경 ÿý)
33 흉Ý부(õ당신경 ÿý)
34 ÖÝ부(õ당신경 ÿý)
35 천골(ÊÞ뼈)부 및 û골(¯½뼈)부(õ당신경 ÿý)
36 왼쪽 õ깨
37 æ른쪽 õ깨
38 왼팔(왼쪽 õ깨 제외, 왼손 ÿý)
39 æ른팔(æ른쪽 õ깨 제외, æ른손 ÿý)
40 왼손(왼쪽 손» 관절 ÷Ý)
41 æ른손(æ른쪽 손» 관절 ÷Ý)
42 왼쪽 ì관절
43 æ른쪽 ì관절
44 왼쪽 ö½(왼쪽 ì관절 제외, 왼À ÿý)
45 æ른쪽 ö½(æ른쪽 ì관절 제외, æ른À ÿý)
46 왼À(왼쪽 À» 관절 ÷Ý)
47 æ른À(æ른쪽 À» 관절 ÷Ý)
48 상․ÝÆ골(위ò뼈·Å래ò뼈)
49 쇄골(빗장뼈)
50 ³골(갈비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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í분 특정질병 분류코드 항목명

1 öÞ증 K80 öÞ증(쓸¼돌증)

2 Öü결Þ증
N20 신장 및 Ö관의 결Þ
N21 Ý부 Öü의 결Þ
N22 달½ 분류된 질환ÕÝ의 Öü의 결Þ
N23 상세불명의 신장 ¯통증

3
연골증, 
관절증, 
관절ý

M00 Ö농성 관절ý
M01 달½ 분류된 ¼ý성 및 기생충성 질환ÕÝ의 

관절의 ÊÙ ¼ý
M02 반응성 관절병증
M03 달½ 분류된 질환ÕÝ의 ¼ý후 및 반응성 

관절병증
M05 혈청검ì양성 류ù티스 관절ý
M06 기Ð 류ù티스 관절ý
M07 건선성 및 장병성 관절병증
M08 연Í성 관절ý
M09 달½ 분류된 질환ÕÝ의 연Í성 관절ý
M10 통풍
M11 기Ð 결정 관절병증
M12 기Ð û정 관절병증
M13 기Ð 관절ý
M14 달½ 분류된 기Ð 질환ÕÝ의 관절병증
M15 öÀ관절증

@별표33-2A

þ관ÕÝ 규정Ý는 û정질병으ü 분류되는 질병은 제8ì ¼정 한î표준질병
ì인분류(통계청 ìÞ 제2020-175þ, 2021.1.1 ÞÞ)중 ö음Õ É은 질병
을 말Ý며, ÷후 한î표준질병·ì인분류¬ ¼정되는 경우는 ¼정된 기준Õ 
따ÿ û정질병 õ당 í부를 판단þ니ö.

 특정질병 분류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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í분 특정질병 분류코드 항목명

M16 ì관절증
M17 무릎관절증
M18 제1Ú근중Ú관절의 관절증
M19 기Ð 관절증
M93 기Ð 골연골병증
M94 연골의 기Ð 장å

4 ÝÝ질환

M40 Ýü후만증 및 Ýü전만증
M41 Ýüï만증
M42 ÝÝ골연골증
M43 기Ð 변형성 등병증
M45 ½ÊÝÝý
M46 기Ð ý증성 ÝÝ병증
M47 ÝÝ증
M48 기Ð ÝÝ병증
M49 달½ 분류된 질환ÕÝ의 ÝÝ병증
M50 경Ý간판장å
M51 기Ð Ý간판장å
M53 달½ 분류되É Ï은 기Ð 등병증
M54 등통증

5 î장질환

I00 î장î¼Õ 대한 언¯÷ Ç는 류ù티스열
I01 î장 î¼÷ 있는 류ù티스열
I02 류ù티스무÷병
I05 류ù티스성 승º판(왼방ä판ú)질환
I06 류ù티스성 대동þ판질환
I07 류ù티스성 ü첨판질환
I08 öÀ판ú질환
I09 기Ð 류ù티스î장질환
I20 협î증
I21 ¯성 î근경É증
I22 후Îî근경É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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í분 특정질병 분류코드 항목명

I23 ¯성î근경É증 후 û정 현존 þ병증
I24 기Ð ¯성 허혈î장질환
I25 만성 허혈î장병
I26 폐É전증
I27 기Ð 폐성 î장질환
I28 폐혈관의 기Ð 질환
I30 ¯성 î장úý
I31 î장ú의 기Ð 질환
I32 달½ 분류된 질환ÕÝ의 î장úý
I33 ¯성 및 Å¯성 î내úý
I34 비류ù티스성 승º판(왼방ä판ú)장å
I35 비류ù티스성 대동þ판장å
I36 비류ù티스성 ü첨판장å
I37 폐동þ판장å
I38 상세불명 판ú의 î내úý
I39 달½ 분류된 질환ÕÝ의 î내úý 및 î장판ú장å
I40 ¯성 î근ý
I41 달½ 분류된 질환ÕÝ의 î근ý
I42 î근병증
I43 달½ 분류된 질환ÕÝ의 î근병증
I44 방äì단 및 좌ì단
I45 기Ð 전÷장å
I46 î장정É
I47 ÀØ성 빈þ
I48 î방세동 및 ø동
I49 기Ð î장부정þ
I50 î부전
I51 î장병의 불명×한 기ý 및 þ병증
I52 달½ 분류된 질환ÕÝ의 기Ð î장장å
P29 출생전후기Õ 기원한 î혈관장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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í분 특정질병 분류코드 항목명

R00 î장½동의 ÷상
R01 îè음 및 기Ð î음

6 뇌혈관질환

I60 거ûúÝ출혈
I61 뇌내출혈
I62 기Ð 비외상성 두¼내출혈
I63 뇌경É증
I64 출혈 또는 경É증으ü 명Þ되É Ï은 뇌졸중
I65 뇌경É증을 çÀÝÉ Ï은 뇌전동þ의 폐쇄 및 

협í
I66 뇌경É증을 çÀÝÉ Ï은 대뇌동þ의 폐쇄 및 

협í
I67 기Ð 뇌혈관 질환
I68 달½ 분류된 질환ÕÝ의 뇌혈관장å
I69 뇌혈관질환의 후ç증
G45 ÿü성 뇌허혈ÀØ 및 관련 증후군
G46 뇌혈관질환ÕÝ의 뇌의 혈관증후군
Q28 순환계통의 기Ð 선천기형

7 ì혈Ù

I10 본Ü성(원À성) ì혈Ù
I11 ì혈Ù성 î장병
I12 ì혈Ù성 신장병
I13 ì혈Ù성 î장 및 신장병
I15 ÷ì성 ì혈Ù
O11 만성 ì혈ÙÕ ½친 전×간
O13 È신[È신-çÀ]ì혈Ù
O14 전×간

8 당뇨

E10 1형 당뇨병
E11 2형 당뇨병
E12 Ç양äø-관련 당뇨병
E13 기Ð 명Þ된 당뇨병
E14 상세불명의 당뇨병
024 È신중 당뇨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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í분 특정질병 분류코드 항목명

R73 혈당Þ상승
9 ìÉ혈증 E78 É질단½질대ì장å 및 기Ð É질증

10 결ö

A15 세균ÞÉ 및 øÊÞÉ으ü ×인된 þø기 결ö
A16 세균ÞÉ으ü  ̧øÊÞÉ으ü ×인되É Ï은 

þø기결ö
A17 신경계통의 결ö
A18 기Ð 기관의 결ö
A19 좁쌀 결ö
B90 결ö의 후ç증

11 골반ý

N70 난관ý 및 난Íý
N71 ×궁경부를 제외한 ×궁의 ý증성 질환
N72 ×궁경부의 ý증성 질환
N73 기Ð í성골반ý증질환
N74 달½ 분류된 질환ÕÝ의 í성골반ý증장å

12 ×궁내ú증 N80 ×궁내ú증
13 난Í의양성

신생¼ D27 난Í의 양성 신생¼

14 ¼르톨린샘의
질환 N75 ¼르톨린선의 질환

15 í성생ß관의
폴¾ N84 í성생ß관의 폴¾

16 ×궁근종 D25 ×궁의 평활근종
17 통풍 E79 퓨린 및 피½û딘의 대ì장å

M10 통풍

18 골ö공증
M80 병É 골절을 동반한 골ö공증
M81 병É 골절÷ Ç는 골ö공증
M82 달½ 분류된 질환ÕÝ의 골ö공증

19 ìÞ
H49 ù비성 ìÞ
H50 기Ð ìÞ
H51 양Í운동의 기Ð 장å

20 ½내장 H25 ù년½내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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í분 특정질병 분류코드 항목명

H26 기Ð ½내장
H27 Ú정체의 기Ð 장å

21
탈장

(음½Ú종(¼
음½증) ÿý)

K40 ìÐí니탈장
K41 대퇴탈장
K42 ¼꼽탈장
K43 ý½탈장
K44 횡ú탈장
K45 기Ð ý부탈장
K46 상세불명의 ý부탈장
N43 음½Ú종(¼음½증) 및 정æ류

22 천ß J45 천ß
J46 천ßÉÎ상Ü

23 ýú의질환
K65 ýúý
K66 ýú의 기Ð 장å
K67 달½ 분류된 ¼ý성 질환ÕÝ의 ýú의 장å

24 Ø

C00~C14 Éà, í½(ÉÎ) 및 인두의 Æ성 신생¼
C15~C26 ÍÖ기관의 Æ성 신생¼
C30~C39 þø기 및 흉ý내기관의 Æ성 신생¼
C40~C41 골 및 관절연골의 Æ성 신생¼

C43 피부의 Æ성 흑É종
C45~C49 중피 및 연øÊ의 Æ성 신생¼

C50 ç방의 Æ성 신생¼
C51~C58 í성생ß기관의 Æ성 신생¼
C60~C63 ¸성생ß기관의 Æ성 신생¼
C64~C68 Öü의 Æ성 신생¼
C69~C72 눈, 뇌 및 중Ý신경계통의 기Ð 부분의 Æ성 

신생¼
C74 부신의 Æ성 신생¼
C75 기Ð 내분비선 및 관련 íø¼의 Æ성 신생¼

C76~C80 불명×한, ÷ì성 및 상세불명 부위의 Æ성 
신생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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í분 특정질병 분류코드 항목명

C81~C96 ½프, ø혈 및 관련 øÊ의 Æ성 신생¼
C97 ø¾된(원À성) íÿ 부위의 Æ성 신생¼
D45 진성 É혈í증¬증
D46 골Ú형성÷상증후군

D47.1 만성 골Ú증ß질환
D47.3 본Ü성(출혈성) 혈Í판혈증
D47.4 골Úíç증
D47.5 만성 þ산í성 ½혈병[üþ산í증후군]

25 ÝÉ정þ류
I80 정þý 및 혈전정þý
I83 ÝÉ의 정þ류
I87 정þ의 기Ð 장å

 ü) 제9ì ¼정 ÷후 ÷ þ관ÕÝ 규정Ý는 û정질병은 피ü험×¬ 진단된 
당Þ ÞÞ되ì 있는 한î표준질병·ì인분류Õ 따ÿ 판단þ니ö. 또한, 
상기 분류표의 분류번þ와 연관성÷ 있õ, 분류번þ를 동ÞÕ 부í ¬
·한 경우 ý 질병÷ ÿýþ니ö.

2. 진단 당Þ의 한î표준질병·ì인분류Õ 따ÿ ÷ þ관ÕÝ ü장Ý는 질병
Õ 대한 ü험® É¯í부¬ 판단된 경우, ÷후 한î표준질병·ì인분류 
¼정으ü 질병분류¬ 변경되더ÿ÷ ÷ þ관ÕÝ ü장Ý는 질병 õ당 í
부를 öÞ 판단ÝÉ Ï÷니ö.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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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34A
양성뇌종양b 분류표

1. þ관Õ 규정Ý는 양성뇌종양bü 분류되는 질병은 제8ì 한î표준질병ì
인분류(통계청 ìÞ 제2020-175þ, 2021.1.1 ÞÞ) 중 ö음Õ É은 질
병을 말Ý며, ÷후 한î표준질병·ì인분류¬ ¼정되는 경우는 ¼정된 기
준Õ 따ÿ ÷ þ관ÕÝ ü장Ý는 양성뇌종양b õ당 í부를 판단þ니ö.

분 류 항 목 분류번호

1. Úú의 양성신생¼
2. 뇌 및 중Ý신경계통의 기Ð 부분의 양성신생¼
3. 뇌ÝÚ체의 양성신생¼
4. 두¼인두관의 양성신생¼
5. 송ü선의 양성신생¼

D32
D33

D35.2
D35.3
D35.4

 ü) 제9ì ¼정 ÷후 ÷ þ관ÕÝ ü장Ý는 양성뇌종양b õ당í부는 피ü
험×¬ 진단된 당Þ ÞÞ되ì 있는 한î표준질병·ì인분류Õ 따ÿ 판
단þ니ö. 또한, 상기 분류표의 분류번þ와 연관성÷ 있õ, 분류번þ를 
동ÞÕ 부í ¬·한 경우 ý 질병÷ ÿýþ니ö.

2. 진단 당Þ의 한î표준질병·ì인분류Õ 따ÿ ÷ þ관ÕÝ ü장Ý는 질병
Õ 대한 ü험® É¯í부¬ 판단된 경우, ÷후 한î표준질병·ì인분류 
¼정으ü 질병분류¬ 변경되더ÿ÷ ÷ þ관ÕÝ ü장Ý는 질병 õ당 í
부를 öÞ 판단ÝÉ Ï÷니ö.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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í분
수술 및 Þ술명

수술Þ
술코드

수술Þ
술종류

간 ÷ß 1. 간 ÷ß A010 8
폐 ÷ß 2. 폐 ÷ß A020 8

î장 ÷ß 3. î장 ÷ß A030 8
장 ÷ß 4. 췌장 ÷ß A040 8

Í장 ÷ß 5. Í장 ÷ß A050 8
ø혈º세ÿ ÷ß 6. ø혈º세ÿ ÷ß, 동종÷ß A061 8

7. ø혈º세ÿ ÷ß, ×¬÷ß A062 8
신장 ÷ß 8. 신장 ÷ß A070 8

체외순환ú형산Ö
Ö½

(ECMO), ¼îà
û동반

9. 체외순환ú형산ÖÖ½(ECMO), ¼îà û동반 A080 5

기관절¼à

10. 기관 절¼à(Í면, í½, 경부 장å의 경우), 인공þ
ø기 장기 ì용 A091 1

11. 기관 절¼à(Í면, í½, 경부 장å의 경우), 인공þ
ø기 단기 ì용 A092 1

12. 기관 절¼à(Í면, í½, 경부 장å의 경우), 인공þ
ø기 ûì용 A093 1

13. 기관 절¼à(Í면, í½, 경부 장å 제외), 인공þø
기 장기 ì용 A094 1

14. 기관 절¼à(Í면, í½, 경부 장å 제외), 인공þø
기 단기 ì용 A095 1

15. 기관 절¼à(Í면, í½, 경부 장å 제외), 인공þø
기 ûì용 A096 1

ìÉ ÷ß 16. ìÉ ÷ß A100 8

뇌동þ류Úà

17. ýè 뇌동þ류 Úà(뇌졸중 동반) B011 8
18. 단순 뇌동þ류 Úà(뇌졸중 동반) B012 8
19. ýè 뇌동þ류 Úà(뇌졸중 û동반) B013 8
20. 단순 뇌동þ류 Úà(뇌졸중 û동반) B014 8
21. 뇌동þ류 É전à(뇌졸중 동반) B015 6
22. 뇌동þ류 É전à(뇌졸중 û동반) B016 6
23. 뇌동þ류 ýþ Úà(뇌졸중 동반) B017 8
24. 뇌동þ류 ýþ É전à(뇌졸중 동반) B018 6

@별표35A
1~8종 수술 및 Þ술 분류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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í분
수술 및 Þ술명

수술Þ
술코드

수술Þ
술종류

뇌혈관Úà

25. 두¼내 혈관 Úà(뇌졸중 동반) B021 8
26. 두¼내 혈관 Úà(뇌졸중 û동반) B022 8
27. 뇌신경계 혈관기형 및 동정þ루 É전à(뇌졸중 동반) B023 6
28. 뇌신경계 혈관기형 및 동정þ루 É전à(뇌졸중 û동반) B024 6
29. 경피É 뇌혈관 Úà(협í·폐쇄 및 혈전제거 동Þ의 

경우) B025 6
30. 경피É 뇌혈관 Úà(협í 및 폐쇄의 경우) B026 6
31. 경피É 뇌혈관 Úà(혈전제거의 경우) B027 6

혈종제거à 및 
기Ð¼두à

(외상
제외)

32. 혈종제거à(외상 제외) B031 8
33. 두¼내 ¼Ùà(외상 제외) B032 8
34. 두¼골 성형à(외상 제외) B033 8

두¼외 혈관Úà
35. 두¼외 혈관Úà(뇌졸중 동반) B041 4
36. 두¼외 혈관Úà(뇌졸중 û동반) B042 4
37. 경피É 두¼외 혈관Úà B043 4

뇌기È부 Úà 38. 뇌기È부 Úà B050 8

뇌종양 절제à

39. ýè 천ú상부 종양절제à B061 8
40. 단순 천ú상부 종양절제à B062 8
41. ýè 천úÝ부 종양절제à B063 8
42. 단순 천úÝ부 종양절제à B064 8
43. 경피É 뇌신경계 종양 Úà B065 6
44. 경비É 뇌ÝÚ체 종양 절제à B066 8

신경계 신경×þ기 
설Þà 45. 신경계 신경×þ기 설Þà B070 7

뇌전증 Úà 46. 뇌전증 Úà(전þýÉà ÞÞ) B081 7
47. 뇌전증 Úà(전þýÉà ûÞÞ) B082 7

정위Úà

48. 중Ý신경계 정위Úà(뇌종양 및 기Ð 병ÍÀ생à) B091 6
49. 중Ý신경계 정위Úà(두¼내출혈) B092 6
50. 뇌정위 방ì선 Úà(두¼내출혈 및 뇌혈관기형) B093 6
51. 뇌정위 방ì선 Úà(양성 뇌종양) B094 6
52. 뇌정위 방ì선 Úà(기Ð) B095 6
53. 중Ý신경계 체부 정위 방ì선 Úà B096 6

뇌신경 Úà 54. 뇌신경 Úà B100 6
뇌ÝÚæ 우Þü

ø성à 55. 뇌ÝÚæ 우Þüø성à B110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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í분
수술 및 Þ술명

수술Þ
술코드

수술Þ
술종류

외상 ¼두à

56. 혈종제거à(외상관련), 경ú외 출혈 B121 7
57. 혈종제거à(외상관련), 경úÝ 출혈 B122 7
58. 혈종제거à(외상관련), 기Ð 뇌내 출혈 B123 7
59. 두¼내 ¼Ùà(외상관련) B124 8
60. 두¼골 성형à(외상관련) B125 8

기Ð ¼두à 61. 기Ð ¼두à B130 7

천두à
62. 천두à(경úÝ 또는 경ú외) B141 4
63. 천두à(뇌내) B142 4
64. 천두à(기Ð) B143 4

ÝÝ½내 병Í
절제à

65. ÝÚ내 종양절제à B151 6
66. ÝÝ½내 병Í절제à(ÝÚ병증 동반) B152 6
67. ÝÝ½내 병Í절제à(ÝÚ병증 û동반) B153 6
68. ÝÝ½내 병Í절제à(ÝÝì정à 동반) B154 6

ÝÝ변형 
ÝÝì정à

69. 청Í년기 ÝÝ변형 ÝÝì정à B161 5
70. 성인기 ÝÝ변형 ÝÝì정à(¼Ùà 동반) B162 5
71. 성인기 ÝÝ변형 ÝÝì정à(¼Ùà û동반) B163 5

기Ð ÝÝ Úà

72. ÝÝì정à(ÝÚ병증 동반) B171 4
73. ÝÝì정à(ÝÚ병증 û동반) B172 4
74. ÝÝ후궁절제à 및 Ý간판제거à(ÝÚ병증 동반) B173 2
75. ÝÝ후궁절제à 및 Ý간판제거à(ÝÚ병증 û동반) B174 2
76. 기Ð ÝÝ Úà(ÝÚ병증 동반) B175 1
77. 기Ð ÝÝ Úà(ÝÚ병증 û동반) B176 1

ÝÝ 중재Þà 78. ÝÝ 중재Þà(뼈Õ ÞÞ한 경우) B181 1
79. ÝÝ 중재Þà(신경Õ ÞÞ한 경우) B182 1

신경절à 및 ÝÝ
½내 þ¼üÉ 

펌프÷ßà

80. ÝÚ신경×þ기 및 þ¼üÉ 펌프의 설Þà 또는 
교환à B191 3

81. ÝÚ신경×þ기 및 þ¼üÉ 펌프의 Þ험É 거Þà 
또는   제거à B192 1

기Ð 신경계Úà

82. üÖ 말Í 및 뇌 신경 Úà B201 1
83. 기Ð 말Í 및 뇌 신경 Úà B202 1
84. Ú근관 ÷완à B203 1
85. 기Ð 근è, 건   및 인대 ÷완à B204 1
86. 기Ð 신경계 Úà B205 1

ýè 
ÝÝÚà

87. ýè ÝÝì정à B211 4
88. ýè ÝÝ후궁절제à B212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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í분
수술 및 Þ술명

수술Þ
술코드

수술Þ
술종류

Í부 관통상 Úà
89. ýè Í부 관통상 Úà C011 1
90. 전Í부 관통상 Úà(Ú정체 Úà 동반) C012 1
91. 전Í부 관통상 Úà(Ú정체 Úà û동반) C013 1
92. 후Í부 관통상 Úà C014 1

Í와 Úà
93. ýè Í와 Úà, 한쪽 C021 2
94. ýè Í와 Úà, 양쪽 C022 2
95. 단순 Í와 Úà C023 2

Íí Úà
(종양 Úà ÿý) 96. Íí Úà(종양 Úà ÿý) C030 2

ýú 및 
ç½체 Úà

97. ýú 및 ç½체 Úà(ýúü위ú 제거à 동반, Ú정
체 Úà 동반) C043 2

98. ýú 및 ç½체 Úà(ýúü위ú 제거à 동반, Ú정
체 Úà û동반) C044 2

99. ýú 및 ç½체 Úà(ýúü위ú 제거à û동반, Ú
정체 Úà 동반) C045 2

100. ýú 및 ç½체 Úà(ýúü위ú 제거à û동반, Ú
정체 Úà û동반) C046 2

Íí 표면재건à
101. üÖ ú÷ßÚà C051 2
102. 기Ð ú÷ßÚà C052 2
103. 공ú 및 ú윤부÷ßÚà C053 2

Ú정체 Í절¼ Úà
(ç½체 절제à 
ç무와 무관)

104. üÖ Ú정체 Í절¼ Úà(ç½체 절제à ç무와 무
관), 한쪽 C061 1

105. 기Ð Ú정체 Í절¼ Úà(ç½체 절제à ç무와 무
관), 한쪽 C062 1

106. üÖ Ú정체 Í절¼ Úà(ç½체 절제à ç무와 무
관), 양쪽 C063 1

107. 기Ð Ú정체 Í절¼ Úà(ç½체 절제à ç무와 무
관), 양쪽 C064 1

Ú정체 대절¼ Úà
(ç½체 절제à 
ç무와 무관)

108. üÖ Ú정체 대절¼ Úà(ç½체 절제à ç무와 무
관), 한쪽 C071 1

109. 기Ð Ú정체 대절¼ Úà(ç½체 절제à ç무와 무
관), 한쪽 C072 1

110. Ú정체 대절¼ Úà(ç½체 절제à ç무와 무관), 양
쪽 C073 1

후À성 ½내장 Úà 111. 후À성 ½내장 Úà C080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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í분
수술 및 Þ술명

수술Þ
술코드

수술Þ
술종류

ú내장 Úà
112. ýè ú내장 Úà(Ú정체 Úà 동반) C091 2
113. ýè ú내장 Úà(Ú정체 Úà û동반) C092 2
114. 단순 ú내장 Úà(Ú정체 Úà 동반) C093 2
115. 단순 ú내장 Úà(Ú정체 Úà û동반) C094 2

기Ð Íí내 Úà 116. 기Ð üÖ Íí내 Úà C101 1
117. 기Ð 단순 Íí내 Úà C102 1

ìÞ Úà 118. ýè ìÞ Úà C111 1
119. 단순 ìÞ Úà C112 1

Í검 Úà

120. ýè Í검 Úà, 제1형 C121 1
121. ýè Í검 Úà, 제2형 C122 1
122. ýè Í검 Úà, 제3형 C123 1
123. üÖ Í검 Úà, 제1형 C124 1
124. üÖ Í검 Úà, 제2형 C125 1
125. üÖ Í검 Úà, 제3형 C126 1
126. 기Ð Í검 Úà C127 1

눈¼길 Úà

127. ýè 눈¼길 Úà C131 1
128. üÖ 눈¼길 Úà, 한쪽 C132 1
129. üÖ 눈¼길 Úà, 양쪽 C133 1
130. 기Ð 눈¼길 Úà(경비내Þ경 ÿý), 단Í C135 1
131. 기Ð 눈¼길 Úà(경비내Þ경 ÿý), 양Í C136 1

결ú Úà
132. 결ú½ 재건à C141 1
133. ýè 결ú Úà C142 1
134. 단순 결ú Úà C143 1

기Ð Íí외Úà 135. 기Ð Íí외 Úà C150 1

내÷ Úà
136. 귀 ÷ßà D011 5
137. üÖ 내÷ Úà D012 3
138. 단순 내÷ Úà D013 2

중÷ 및 ç양돌기 
Úà

139. ìäç양돌기 Úà D021 2
140. ç양돌기 Úà D022 2
141. ìä Úà D023 2
142. ÷Í골 재건à D024 2
143. 등골Úà D025 2
144. 환기관ýÉ ìú절¼à D026 2

외÷ 및 귀 Úà 145. üÖ 외÷ 및 귀 Úà D031 1
146. 단순 외÷ 및 귀 Úà D032 1

귀 및 ß의 Æ성종
양 Úà

147. 귀 및 두¼È Æ성종양 Úà D041 7
148. 비½, 부비동, 비인½ Æ성종양 D042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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í분
수술 및 Þ술명

수술Þ
술코드

수술Þ
술종류

부비동¼방 Úà
149. 부비동 ¼방 Úà(한 ¼, 한쪽) D051 1
150. 부비동 ¼방 Úà(한 ¼, 양쪽) D052 1
151. 부비동 ¼방 Úà(íÿ ¼, 한쪽) D053 1
152. 부비동 ¼방 Úà(íÿ ¼, 양쪽) D054 1

내Þ경을 ÷용한 
부비동 Úà

153. 내Þ경을 ÷용한 부비동 Úà(한 ¼, 한쪽) D061 1
154. 내Þ경을 ÷용한 부비동 Úà(한 ¼, 양쪽) D062 1
155. 내Þ경을 ÷용한 부비동 Úà(íÿ ¼, 한쪽) D065 1
156. ýè 내Þ경을 ÷용한 부비동 Úà(íÿ ¼, 한쪽) D066 1
157. 내Þ경을 ÷용한 부비동 Úà(íÿ ¼, 양쪽) D067 1
158. ýè 내Þ경을 ÷용한 부비동 Úà(íÿ ¼, 양쪽) D068 1

ß Úà
159. üÖ ß Úà D081 1
160. 비중 및 비½¼Úà D082 1
161. 단순 ß Úà D083 1

í½ 및 Ðæ선 
Æ성종양 Úà 162. í½ 및 Ðæ선 Æ성종양 Úà D090 7

후두 및 인두 Æ성
종양 Úà

163. üÖ 후두 및 인두 Æ성종양 Úà(경동þÍ체 ÿý) D101 7
164. 단순 후두 및 인두 Æ성종양 Úà D102 7

경부½프절절제à 165. 경부½프절절제à, 한쪽 D111 4
166. 경부½프절절제à, 양쪽 D112 4

Í면골 Úà
167. Æ관절 Úà D121 2
168. üÖ Í면골 Úà D122 2
169. 단순 Í면골 Úà D123 2

두경부 재건à 170. 두경부 재건à D130 2

Ðæ선 Úà
171. ÷Ý선Úà D141 2
172. ÆÝ선 및 설Ý선 Úà D142 2
173. 기Ð Ðæ선 Úà D143 1
174. ÐÞ제거à D144 1

경부 Úà 175. 경부 Úà D150 1
편÷ 및 Åóù÷

ü Úà
176. üÖ 편÷ 및 Åóù÷ü Úà D161 1
177. 단순 편÷ 및 Åóù÷ü Úà D162 1

í½, 인후두 Úà 178. üÖ í½ 및 인두, 후두 Úà D171 1
179. 단순 í½ 및 인두, 후두 Úà D172 1

기Ð ÷비인후, 
í½ 질환 Úà 180. 기Ð ÷비인후, í½질환 Úà D200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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í분
수술 및 Þ술명

수술Þ
술코드

수술Þ
술종류

üÖ 흉부 Úà

181. 기관 및 기관É Úà E011 7
182. üÖ 폐 Úà(Æ성종양의 경우) E012 7
183. üÖ 폐 Úà(Æ성종양 제외) E013 7
184. 기Ð 폐 Úà E014 7
185. 종동 Úà E015 7
186. üÖ 흉ý Úà E016 7
187. 기Ð 흉ý Úà E017 3
188. 흉½경을 ÷용한 üÖ Úà E018 7
189. 흉½경을 ÷용한 기Ð Úà E019 7

기관É경 및 방ì
선Ý Úà 190. 기관É경 및 방ì선Ý Úà E020 2

기Ð þø기계 Úà
191. Ú면무þø증후군 Úà E032 1
192. þø기계 기Ð 단순 Úà E033 1
193. 기Ð þø기계 Úà E034 1

폐농양 ¼æà 194. 폐농양 ¼æà E520 1
흉úü출 ¼æà 195. 흉úü출 ¼æà E530 1
×동체내제세동기 

Þà
196. ×동체내제세동기 설Þà 또는 제거à F011 5
197. ×동체내제세동기 교정à F012 5

î장판ú Úà
(î÷×à ì용)

198. 대동þ판 Úà(î÷×à ì용) F021 8
199. 승º판 또는 ü첨판 Úà(î÷×à ì용) F022 8
200. 폐동þ판 Úà(î÷×à ì용) F023 8

î장판ú Úà
(î÷×à ûì용)

201. 대동þ판 Úà(î÷×à ûì용) F031 8
202. 승º판 또는 ü첨판 Úà(î÷×à ûì용) F032 8
203. 폐동þ판 Úà(î÷×à ûì용) F033 8

관상동þ 우Þü 
ø성à

204. 관상동þ 우Þü ø성à(î÷×à ì용, 인공î장폐
장Þ ì용) F041 8

205. 관상동þ 우Þü ø성à(î÷×à ûì용, 인공î장
폐장Þ ì용) F042 8

206. 관상동þ 우Þü ø성à(î÷×à ì용, 인공î장폐
장Þ ûì용) F043 8

207. 관상동þ 우Þü ø성à(î÷×à ûì용, 인공î장
폐장Þ ûì용) F044 8

기Ð î흉부 Úà 208. 기Ð î흉부 Úà(인공î장폐장Þ ì용) F053 7
209. 기Ð î흉부 Úà(인공î장폐장Þ ûì용) F054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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í분
수술 및 Þ술명

수술Þ
술코드

수술Þ
술종류

üÖ 혈관ýí Úà
(인공î장폐장Þ ì

용)

210. 파열 동þ류 또는 대동þ Þí 교정à(인공î장폐장
Þ ì용) F061 8

211. 비파열 동þ류 또는 대동þ Þí 교정à(인공î장폐
장Þ ì용) F062 8

212. 기Ð üÖ 혈관ýí Úà(인공î장폐장Þ ì용) F063 8

üÖ 혈관ýí Úà
(인공î장폐장Þ û

ì용)

213. 파열 동þ류 또는 대동þ Þí 교정à(인공î장폐장
Þ ûì용) F071 8

214. 비파열 동þ류 또는 대동þ Þí 교정à(인공î장폐
장Þ ûì용) F072 8

215. 기Ð üÖ 혈관ýí Úà(인공î장폐장Þ ûì용) F073 7

대동þ 경피É Úà

216. ý부대동þ 및 장골동þ류 경피É Úà(파열 û동
반) F081 4

217. ý부대동þ 및 장골동þ류 경피É Úà(파열 동반) F082 4
218. 흉부대동þ류 경피É Úà F083 4
219. 대동þ½½ 경피É Úà F084 4

정þ 및 대정þ 
경피É Úà

220. î부정þ혈전증 경피É Úà F091 4
221. 대정þ 필ñ설Þ를 위한 경피É Úà F092 4

경÷관 î장결손 
폐쇄à

222. 경÷관 î방중결손 폐쇄à F101 4
223. 경÷관 동þ관¼존증 폐쇄à F102 4
224. 기Ð 경÷관 î장 결손 폐쇄à F103 4

¯성 î근경É증의 
경피É 관상동þ 

Úà(î한 þ병증 
동반)

225. ¯성 î근경É증의 경피É 관상동þ Úà(î한 þ
병증 동반, 단ÿ혈관) F111 4

226. ¯성 î근경É증의 경피É 관상동þ Úà(î한 þ
병증 동반, öÀ혈관) F112 4

¯성 î근경É증의 
경피É 관상동þ 

Úà(î한 þ병증 
û동반)

227. ¯성 î근경É증의 경피É 관상동þ Úà(î한 þ
병증 û동반, 단ÿ혈관) F121 4

228. ¯성 î근경É증의 경피É 관상동þ Úà(î한 þ
병증 û동반, öÀ혈관) F122 4

¯성 î근경É증÷ 
Å닌 기Ð 경피É 

관상동þ Úà

229. ¯성 î근경É증÷ Å닌 기Ð 경피É 관상동þ Úà
     (단ÿ혈관, 만성폐쇄성병변의 경우 제외) F133 4
230. ¯성 î근경É증÷ Å닌 기Ð 경피É 관상동þ Úà
     (단ÿ혈관, 만성폐쇄성병변의 경우 ÿý) F134 4
231. ¯성 î근경É증÷ Å닌 기Ð 경피É 관상동þ Úà
     (öÀ혈관, 만성폐쇄성병변의 경우 제외) F135 4
232. ¯성 î근경É증÷ Å닌 기Ð 경피É 관상동þ Úà
     (öÀ혈관, 만성폐쇄성병변의 경우 ÿý) F136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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í분
수술 및 Þ술명

수술Þ
술코드

수술Þ
술종류

부정þ의 경피É 
Úà(3ì원 É÷Ö 

기· ÿý)

233. îä빈þ 전þ÷× 절제à(3ì원 É÷Ö 기· ÿý) F141 4
234. î방세동 전þ÷× 절제à(3ì원 É÷Ö 기· ÿý) F142 4
235. ÀØ성 îä상빈þ 및 î방ø동 전þ÷× 절제à(3

ì원 É÷Ö 기· ÿý) F143 4

부정þ의 경피É 
Úà(3ì원 É÷Ö 

기· ûÿý)

236. îä빈þ 전þ÷× 절제à(3ì원 É÷Ö 기· ûÿ
ý) F151 4

237. î방세동 전þ÷× 절제à(3ì원 É÷Ö 기· ûÿ
ý) F152 4

238. ÀØ성 îä상빈þ 및 î방ø동 전þ÷× 절제à
     (3ì원 É÷Ö 기· ûÿý) F153 4

경피É 풍선 판ú
성형à

239. 경피É 승º판 풍선 판ú성형à F161 4
240. 경피É 대동þ 또는 폐동þ 풍선 판ú성형à F162 4

혈관 기형의 경피É 
Úà

241. 동정þ 기형의 경피É É전à(두경부 제외) F181 4
242. 관상동þ 및 폐동þ 기형의 경피É É전à(두경부 

제외) F182 4

말Í동þ의 경피É 
Úà

243. 말Í동þ É전증 및 혈전증의 경피É Úà F192 4
244. 말Í동þ 동þ류 및 ½½의 경피É Úà F193 4
245. 말Í동þ 만성 폐쇄성 질환의 경피É Úà, íÿ ¼ F194 4
246. 말Í동þ 만성 폐쇄성 질환의 경피É Úà, 한 ¼ F195 4

기Ð 경피É î혈관 
Úà 247. 기Ð 경피É î혈관 Úà F200 4

체내 î½ø율기 
설Þà(¯성 î근경
É증, î부전, 쇼크

의 경우)

248. ÇíÉ î½ø율기 설Þà F211 5
249. ÇíÉ î½ø율기 교환à F212 5
250. î½ø율기 제거 및 전환à F213 1

기Ð 혈관 ýí Úà 251. 기Ð 혈관 ýí Úà F220 2
순환 장å 절단à

(Úù부 제외) 252. 순환 장å 절단à(Úù부 제외) F230 7
순환 장å Úù부 

절단à 253. 순환 장å Úù부 절단à F240 3

정þ 결찰 및 스ú
½핑

254. 정þ류 광¼위 절제à(íÿ   ¼) F253 1
255.   정þ류 광¼위 절제à(한 ¼) F254 1
256.   정þ류 îÍ 절제à F252 1

기Ð 순환기계 Úà 257. 기Ð 순환기계 Úà F260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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í분
수술 및 Þ술명

수술Þ
술코드

수술Þ
술종류

ß÷ Úà
258. ß÷ Æ성종양 근Þ Úà 및 ß÷ 재건à G011 7
259. 기Ð üÖ ß÷ Úà G012 5
260. 기Ð 단순 ß÷ Úà G013 4

Ê장절제à(½프절
절제 동반)

261. ý½경을 ÷용한 Ê장절제à(½프절절제 동반) G021 7
262. ¼ýÕ 의한 Ê장절제à(½프절절제 동반) G022 7

Ê장절제à(½프절
절제 û동반)

263. ý½경을 ÷용한 Ê장절제à(½프절절제 û동반) G031 7
264. ¼ýÕ 의한 Ê장절제à(½프절절제 û동반) G032 7

경항문 및 경천골 
Ù근 Ê장절제à

265. 경항문 및 경천골 Ù근 Ê장절제à(Æ성종양의 경
우) G041 7

266. 경항문 및 경천골 Ù근 Ê장절제à(Æ성종양 제외) G042 7
üÖï÷É장Úà 267. üÖ ï÷É장 Úà G050 7
ß÷정þ류Úà 268. ß÷ 정þ류 Úà G060 5

위전절제à 269. ý½경을 ÷용한 위전절제à G071 7
270. ¼ýÕ 의한 위전절제à G072 7

위Å전
절제à

271. ý½경을 ÷용한 위Å전절제à G081 7
272. ¼ýÕ 의한 위Å전절제à G082 7

기Ð 
위절제à

273. ý½경을 ÷용한 기Ð 위절제à G091 5
274. ¼ýÕ 의한 기Ð 위절제à G092 5
275. ý½경을 ÷용한 기Ð 설상절제à G093 5
276. ¼ýÕ 의한 기Ð 설상절제à G094 5

ÍÖ성 궤양 Úà 277. ý½경을 ÷용한 ÍÖ성 궤양 Úà G101 4
278. ¼ýÕ 의한 ÍÖ성 궤양 Úà G102 4

기Ð 위 및 ß÷ 
Úà

279. ý½경을 ÷용한 기Ð 위 및 ß÷ Úà G111 4
280. ¼ýÕ 의한 기Ð 위 및 ß÷ Úà G112 4

결장 및 Ê장 전 
절제à

281. ý½경을 ÷용한 결장 및 Ê장 전 절제à G121 7
282. ¼ýÕ 의한 결장 및 Ê장 전 절제à G122 7

결장절제à(½프절
절제 동반)

283. ý½경을 ÷용한 결장절제à(½프절절제 동반) G131 7
284. ¼ýÕ 의한 결장절제à(½프절절제 동반) G132 7

결장절제à(½프절
절제 û동반)

285. ý½경을 ÷용한 결장절제à(½프절절제 û동반) G141 5
286. ¼ýÕ 의한 결장절제à(½프절절제 û동반) G142 5

기Ð 대장 Úà 287. ý½경을 ÷용한 기Ð 대장 Úà G151 4
288. ¼ýÕ 의한 기Ð 대장 Úà G152 4

Í장 및 장간ú Úà
289. ý½경을 ÷용한 üÖ Í장 및 장간ú Úà G171 5
290. ¼ýÕ 의한 üÖ Í장 및 장간ú Úà G172 5
291. 장폐É Úà 및 기Ð 장 Úà G173 3

장루 Úà 292. 장루 Úà G180 3
횡ú 탈장 Úà 293. 횡ú 탈장 Úà G190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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í분
수술 및 Þ술명

수술Þ
술코드

수술Þ
술종류

탈장 Úà, Ý혜 및 
대퇴부 제외

294. ý½경을 ÷용한 탈장 Úà, Ý혜 및 대퇴부 제외
(장절제 동반) G201 1

295. ¼ýÕ 의한 탈장 Úà, Ý혜 및 대퇴부 제외(장절
제 동반) G202 1

296. ý½경을 ÷용한 탈장 Úà, Ý혜 및 대퇴부 제외
(장절제 û동반) G203 1

297. ¼ýÕ 의한 탈장 Úà, Ý혜 및 대퇴부 제외(장절
제 û동반) G204 1

충Ú절제à

298. ý½경을 ÷용한 충Ú절제à(ýè ü진단의 경우) G211 3
299. ý½경을 ÷용한 충Ú절제à(ýè ü진단÷ Å닌 경

우) G212 3
300. ¼ýÕ 의한 충Ú절제à(ýè ü진단의 경우) G213 3
301. ¼ýÕ 의한 충Ú절제à(ýè ü진단÷ Å닌 경우) G214 3

재À Ý혜 및 대퇴
부 탈장 Úà

302. ý½경을 ÷용한 재À Ý혜 및 대퇴부 탈장 Úà, 
한쪽 G221 1

303. ý½경을 ÷용한 재À Ý혜 및 대퇴부 탈장 Úà, 
양쪽 G222 1

304. ¼ýÕ 의한 재À Ý혜 및 대퇴부 탈장 Úà, 한쪽 G223 1
305. ¼ýÕ 의한 재À Ý혜 및 대퇴부 탈장 Úà, 양쪽 G224 1

Ý혜 및 대퇴부 탈
장 Úà(장절제 동

반)
306. Ý혜 및 대퇴부 탈장 Úà(장절제 동반) G230 1

ý½경을 ÷용한 
Ý혜 및 대퇴부 탈
장 Úà(장절제 û

동반)

307. ý½경을 ÷용한 Ý혜 및 대퇴부 탈장 Úà(장절제 
û동반), 한쪽 G241 1

308. ý½경을 ÷용한 Ý혜 및 대퇴부 탈장 Úà(장절제 
û동반), 양쪽 G242 1

¼ýÕ 의한 Ý혜 
및 대퇴부 탈장 Ú
à(장절제 û동반)

309. ¼ýÕ 의한 Ý혜 및 대퇴부 탈장 Úà
     (장절제 û동반, ýè ü진단의 경우), 한쪽 G251 1
310. ¼ýÕ 의한 Ý혜 및 대퇴부 탈장 Úà
     (장절제 û동반, ýè ü진단÷ Å닌 경우), 한쪽 G252 1
311. ¼ýÕ 의한 Ý혜 및 대퇴부 탈장 Úà(장절제 û동

반), 양쪽 G253 1
ýÚ 항문 Úà 312. ýÚ 항문 Úà G260 1

Þö Úà 313. üÖ Þö Úà G271 1
314. 단순 Þö Úà G272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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í분
수술 및 Þ술명

수술Þ
술코드

수술Þ
술종류

항문 ü위 농양 Úà 315. üÖ 항문 ü위 농양 Úà G281 1
316. 단순 항문 ü위 농양 Úà G282 1

Þ루 Úà 317. üÖ Þ루 Úà G291 1
318. 단순 Þ루 Úà G292 1

Þ열 Úà 및 항문
협í증 Úà 319. Þ열 Úà 및 항문협í증 Úà G300 1

경항문 및 질Ù근 
Úà

320. Ê장 질루 Úà G311 1
321. Ê장 탈출증 Úà 및 괄þ근성형à(Ê장류교정à ÿ

ý) G312 1
Ö농성한선ý Úà 322. Ö농성한선ý Úà G320 1
기Ð ÍÖ기계 Úà 323. 기Ð ÍÖ기계 Úà G332 1
ÍÖ기계 질환의 

혈관É전à 324. ÍÖ기계 질환의 혈관É전à G340 3

위내Þ경 Þà
325. 위내Þ경 Þà(üÖ ÍÖ기 질환의 경우) G503 1
326. 위내Þ경 Þà(üÖ ÍÖ기 질환÷ Å닌 경우) G504 1
327. 위내Þ경 Þà, 당ÿ퇴원 G505 1

결장경 Þà
328. 결장경 Þà(üÖ ÍÖ기 질환의 경우) G523 1
329. 결장경 Þà(üÖ ÍÖ기 질환÷ Å닌 경우) G524 1
330. 결장경 Þà, 당ÿ퇴원 G525 1

í불결장경 Þà 331. í불결장경 Þà G531 1
332. í불결장경 Þà, 당ÿ퇴원 G532 1

ÍÖ기 내Þ경 Þ
à, ÖÞÖ½을 동
반한 경우, 재원기

간 2ÿ ÷상

333. ÍÖ기 내Þ경 Þà, ÖÞÖ½을 동반한 경우, 재원
기간 2ÿ ÷상 G540 1

Í장내Þ경 Þà 334. Í장내Þ경 Þà G550 1
ÍÖ관 협í을 위
한 방ì선Ý Þà 335. ÍÖ관 협í을 위한 방ì선Ý Þà G560 2
ÍÖ기계 질환의 
경피É ¼æà 336. ÍÖ기계 질환의 경피É ¼æà G570 2

간ö÷췌장 ýþÚà 337. 간ö÷췌장 ýþÚà H010 7
간ö÷ ýþÚà 338. üÖ 간ö÷ ýþÚà H021 7

339. 기Ð 간ö÷ ýþÚà H022 5
ö÷췌장 ýþÚà 340. ö÷췌장 ýþÚà H030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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í분
수술 및 Þ술명

수술Þ
술코드

수술Þ
술종류

간 절제à
341. ý½경을 ÷용한 üÖ 간 절제à H041 7
342. ¼ýÕ 의한 üÖ 간 절제à H042 7
343. ý½경을 ÷용한 기Ð 간 절제à H043 5
344. ¼ýÕ 의한 기Ð 간 절제à H044 5

간 Úà 345. ý½경을 ÷용한 간 Úà H051 4
346. ¼ýÕ 의한 간 Úà H052 4

간ö÷계 질환 Þ
료를 위한 단Āà 347. 간ö÷계 질환 Þ료를 위한 단Āà H060 4

ö÷ 절제à(½프절 
절제 동반)

348. ý½경을 ÷용한 ö÷ 절제à(½프절 절제 동반) H071 7
349. ¼ýÕ 의한 ö÷ 절제à(½프절 절제 동반) H072 7

ö÷ 절제à(½프절 
절제 û동반)

350. ý½경을 ÷용한 ö÷ 절제à(½프절 절제 û동반) H081 5
351. ¼ýÕ 의한 ö÷ 절제à(½프절 절제 û동반) H082 5

üÖ ö÷ Úà 352. ý½경을 ÷용한 üÖ ö÷ Úà H091 5
353. ¼ýÕ 의한 üÖ ö÷ Úà H092 5

ö½절제à

354. ý½경을 ÷용한 ö½절제à(총Úö관Ðíà 및 경
피Éö½ø루à 동반) H101 4

355. ¼ýÕ 의한 ö½절제à(총Úö관Ðíà 및 경피É
ö½ø루à 동반) H102 4

356. ý½경을 ÷용한 ö½절제à(총Úö관Ðíà 동반) H103 4
357. ¼ýÕ 의한 ö½절제à(총Úö관Ðíà 동반) H104 4
358. ý½경을 ÷용한 ö½절제à(경피Éö½ø루à 동

반) H105 4
359. ¼ýÕ 의한 ö½절제à(경피Éö½ø루à 동반) H106 4
360. ý½경을 ÷용한 ö½절제à(총Úö관Ðíà 및 경

피Éö½ø루à û동반) H107 4
361. ¼ýÕ 의한 ö½절제à(총Úö관Ðíà 및 경피É

ö½ø루à û동반) H108 4

췌장절제à 362. ý½경을 ÷용한 췌장절제à H111 7
363. ¼ýÕ 의한 췌장절제à H112 7

췌장 Úà 364. ý½경을 ÷용한 췌장 Úà H121 4
365. ¼ýÕ 의한 췌장 Úà H122 4

기Ð 간ö÷ 및 
췌장 Þà

366. îÞ성ö췌관내Þ경 Þà H142 3
367. öÞ 제거를 위한 체외충파쇄Þà H143 1
368. 기Ð 간ö÷ 및 췌장 Úà H144 3
369. 경피É ö관경 Þà H145 3
370. 경피É ö관 Þà H146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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í분
수술 및 Þ술명

수술Þ
술코드

수술Þ
술종류

간ö÷ 및 췌장의 
경피É Þà

371. 경피É 혈관 Þà(간의 Æ성종양 제외) H152 3
372. ö÷협í을 위한 경피É Þà H154 3
373. öÞ제거를 위한 경피É Þà H155 3
374. 경피É 혈관 Þà(간의 Æ성종양의 경우), ÍØà 동

반 H156 6
375. 경피É 혈관 Þà(간의 Æ성종양의 경우), ÍØà û

동반 H157 6
출혈성 정þ류Õ 
대한 내Þ경 Þà 376. 출혈성 정þ류Õ 대한 내Þ경 Þà H500 1

간Ø의 경피É 
Þ료à 377. 간Ø의 경피É Þ료à H510 6

간ö÷ 및 췌장 
질환의 경피É 

¼æà
378. 간ö÷ 및 췌장 질환의 경피É ¼æà H520 3

양쪽 또는 ýÚ 
üÖ 관절 Úà

379. 양쪽 또는 ýÚ üÖ 관절 Úà(Þ환à의 경우) I011 4
380. 양쪽 또는 ýÚ üÖ 관절 Úà(Þ환à 제외) I012 3

ì관절 재Þ환à 
및 Þ환à

381. ì관절 전재Þ환à I021 4
382. ì관절 전Þ환à I022 4
383. ì관절 부분Þ환à I023 4

슬관절 재Þ환à 
및 Þ환à

384. 슬관절 전재Þ환à I031 3
385. 슬관절 전Þ환à I032 3
386. 슬관절 부분Þ환à I033 3

기Ð 관절 재Þ환
à 및 Þ환à

387. 기Ð 관절 전재Þ환à I041 2
388. 기Ð 관절 전Þ환à I042 2
389. 기Ð 관절 부분Þ환à I043 2
390. 인공관절ýÉ¼ 제거à I044 2

혈관부í 골피부판 
÷ß 및 ìÉ 재Ù

þà
391. 혈관부í 골피부판 ÷ß 및 ìÉ 재Ùþà I050 4

ÝÝ½내 병Í절제à
392. ÝÚ내 종양절제à I061 6
393. ÝÝ½내 병Í절제à(ÝÚ병증 동반) I062 6
394. ÝÝ½내 병Í절제à(ÝÚ병증 û동반) I063 6
395. ÝÝ½내 병Í절제à(ÝÝì정à 동반) I064 6

ÝÝ변형 ÝÝì정à
396. 청Í년기 ÝÝ변형 ÝÝì정à I071 5
397. 성인기 ÝÝ변형 ÝÝì정à(¼Ùà 동반) I072 5
398. 성인기 ÝÝ변형 ÝÝì정à(¼Ùà û동반) I073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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í분
수술 및 Þ술명

수술Þ
술코드

수술Þ
술종류

기Ð ÝÝ Úà

399. ÝÝì정à(ÝÚ병증 동반) I081 4
400. ÝÝì정à(ÝÚ병증 û동반) I082 4
401. ÝÝ후궁절제à 및 Ý간판제거à(ÝÚ병증 동반) I083 2
402. ÝÝ후궁절제à 및 Ý간판제거à(ÝÚ병증 û동반) I084 2
403. 기Ð ÝÝ Úà(ÝÚ병증 동반) I085 1
404. 기Ð ÝÝ Úà(ÝÚ병증 û동반) I086 1

ÝÝ 중재Þà 405. ÝÝ 중재Þà(뼈Õ ÞÞ한 경우) I091 1
406. ÝÝ 중재Þà(신경Õ ÞÞ한 경우) I092 1

신경절à 및 ÝÝ
½내 þ¼üÉ 

펌프÷ßà

407. ÝÚ신경×þ기 및 þ¼üÉ 펌프의 설Þà 또는 교
환à I101 3

408. ÝÚ신경×þ기 및 þ¼üÉ 펌프의 Þ험É 거Þà 
또는 제거à I102 1

절단à 409. üÖ 절단à I111 7
410. 기Ð 절단à I112 3

골종양의 절제à

411. 골Æ성종양의 광¼위 절제à(재건à 동반) I121 7
412. 골Æ성종양의 광¼위 절제à(골반골, 대퇴골, Ý퇴

골) I122 7
413. 골Æ성종양의 광¼위 절제à(기Ð) I123 7
414. 골양성종양의 Í파à 또는 절제à I124 2

골Úý 및 농양 Úà
415. 골Úý 및 농양 Úà(골반골, 대퇴골, Ý퇴골, 상완

골, 전완골, 쇄골) I131 2
416. 골Úý 및 농양 Úà(기Ð) I132 1
417. 근농양 ¼농à I133 1

ì관절 및 대퇴부 
Úà

418. 양쪽 또는 ýÚ ì관절 및 대퇴부 Úà I141 3
419. 한쪽 ì관절 및 대퇴부 Úà I142 2

상완골, 경골 및 
비골 Úà 420. 상완골, 경골 및 비골 Úà I160 2

단단성형à 421. 단단성형à(ÚùÉ 제외) I171 2
422. 단단성형à(ÚùÉ) I172 2

견부 Úà
423. Þ전근¼ Úà I181 1
424. 관절와순 Úà I182 1
425. ýÚ 진단 견부 Úà I183 1
426. 기Ð 견부 Úà I184 1

슬부 Úà
427. ï×인대 Úà I191 1
428. 반달연골 Úà, 양쪽 I192 1
429. 반달연골 Úà, 한쪽 I193 1
430. 기Ð 슬관절 Úà I194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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í분
수술 및 Þ술명

수술Þ
술코드

수술Þ
술종류

ü관절 및 전완부 
Úà 431. ü관절 및 전완부 Úà I200 1

ù부 및 ù관절 Úà
432. ù부 및 ù관절 힘줄인대 Úà I211 1
433. ù관절 골연골 병변 Úà I212 1
434. 기Ð ù부 및 ù관절 Úà I213 1

체내ì정장Þ 제거à 435. 체내ì정장Þ 제거à I220 1
완관절 및 Ú부 Úà 436. üÖ 완관절 및 Ú부 Úà I251 1

437. 단순 완관절 및 Ú부 Úà I252 1
û세혈관 øÊ÷ß 

또는 피부÷ß
438. û세혈관 øÊ÷ß I261 3
439. 기Ð 피판à I262 2
440. 피부 및 É방 ÷ßà I263 2

연øÊ Úà
441. ýè한 연øÊ Úà I271 1
442. üÖ 연øÊ Úà I272 1
443. 단순 연øÊ Úà I273 1

기Ð 골절 Úà

444. 골반 및 비í 골절 Úà I281 3
445. 대퇴부 골절 Úà I282 3
446. 슬관절 및 Ý퇴골 골절 Úà I283 3
447. ù관절 및 ù부 골절 Úà I284 2
448. 견부 및 상완골 골절 Úà I285 3
449. 전완부 골절 Úà I286 2
450. Ú부 골절 Úà I287 1

기Ð 결þøÊ Úà 451. 기Ð 결þøÊ Úà I290 1

ýè 인공관절Þ환à

452. ýè 양쪽 또는 ýÚ 인공관절Þ환à I301 4
453. ýè 인공관절전재Þ환à, üÖ(ì관절, 슬관절) I302 4
454. ýè 인공관절전재Þ환à, 기Ð(견관절, ü관절, ù

관절) I303 2
455. ýè 인공관절전Þ환à, üÖ(ì관절, 슬관절) I304 4
456. ýè 인공관절전Þ환à, 기Ð(견관절, ü관절, ù관

절) I305 2
457. ýè 인공관절부분Þ환à I306 3

ýè ÝÝ Úà 458. ýè ÝÝì정à I311 4
459. ýè ÝÝ후궁절제à I312 2

ýè 관절 Úà

460. ýè ìÉ골절정ýà I321 2
461. ýè 관절ì정à I322 2
462. ýè ìÉ관절절제à I323 1
463. ýè ¬관절Úà I324 2
464. ýè 반월판연골절제à I325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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í분
수술 및 Þ술명

수술Þ
술코드

수술Þ
술종류

ýè 근골계 ý
증성 질환 Úà

465. ýè Ö농성관절ý절¼à I331 1
466. ýè 골Úý 및 농양Úà I332 1

근골계 질환의 
경피É ¼æà 467. 근골계 질환의 경피É ¼æà I500 1

피부, 피ÝøÊ 및 
ç방 질환Õ 대한 
û세혈관 øÊ÷ß

468. 피부, 피ÝøÊ   및 ç방 질환Õ 대한 û세혈관 
øÊ÷ß J010 3

피판à, 피부÷ßà 
및 변연절제à(피부
궤양, 봉Íý의 경우)

469. 피판à(피부궤양, 봉Íý의 경우) J021 2
470. 피부 ÷ßà(피부궤양, 봉Íý의 경우) J022 2

피판à, 피부÷ßà 
및 변연절제à(피부
궤양, 봉Íý 제외)

471. 피판à(피부궤양, 봉Íý 제외) J031 2
472. 피부 ÷ßà(피부궤양, 봉Íý 제외) J032 2

기Ð 피부, 피Ýø
ÊÚà

473. 피부 및 연øÊ Æ성종양 É제à J041 4
474. 피부 및 연øÊ Úà J042 1
475. 기Ð 피부, 피ÝøÊÚà J043 1

ç방재건à 476. ×¬øÊ을 ÷용한 ç방재건à J051 3
477. ü형¼을 ÷용한 ç방재건à J052 3

üÖ ç방 Úà
478. 근Þ ç방절제à J061 7
479. ç방절제à(Æ성종양의 경우) J062 7
480. ç방절제à(Æ성종양 제외) J063 2

단순 ç방 Úà 481. 진공øÉüø장Þ를 ÷용한 단순 ç방 Úà J071 1
482. 절¼Õ 의한 단순 ç방 Úà J072 1

æ와 Úà 483. æ와 Úà(Æ성종양의 경우) J081 4
484. æ와 Úà(Æ성종양 제외) J082 1

기Ð ç방 및 
æ와 Úà 485. 기Ð ç방 및 æ와 Úà J090 1

항문 ü위 및 
ºÍ Úà

486. 항문 ü위 및 ºÍ Úà J100 1
487. 교¼신경절제à J110 2

내분비, Ç양 및 대
ì장å 절단à

488. 내분비, Ç양 및 대ì장å 절단à(Úù부 제외) K011 7
489. 내분비, Ç양 및 대ì장å Úù부 절단à K012 3

뇌ÝÚ체 Úà
490. 천ú상부 종양 절제à K021 8
491. ýè 경비É 뇌ÝÚ체종양 절제à K023 8
492. 단순 경비É 뇌ÝÚ체종양 절제à K024 8

부신 Úà 493. ý½경을 ÷용한 부신Úà K031 4
494. ¼ýÕ 의한 부신Úà K032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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í분
수술 및 Þ술명

수술Þ
술코드

수술Þ
술종류

내분비, Ç양 및 대
ì장å 피부÷ß 

및 상Ü변연절제à

495. 내분비, Ç양 및 대ì장å ç½ 피판à K041 2
496. 내분비, Ç양 및 대ì장å 기Ð 피판à K042 2
497. 내분비, Ç양 및 대ì장å 피부 ÷ßà K043 2

부½상선 Úà 498. 내Þ경을 ÷용한 부½상선 Úà K051 2
499. 절¼Õ 의한 부½상선 Úà K052 2

üÖ ½상선 Æ성 
종양 Úà

500. üÖ ½상선 Æ성 종양 Úà(양쪽) K063 4
501. üÖ ½상선 Æ성 종양 Úà(한쪽) K064 4

üÖ ½상선 Æ성 
종양 제외 Úà

502. üÖ ½상선 Æ성 종양 제외 Úà(양쪽) K075 2
503. üÖ ½상선 Æ성 종양 제외 Úà(한쪽) K076 2

기Ð ½상선 Úà 504. 기Ð ½상선 Úà K080 1
기Ð 내분비, Ç양 

및 대ì장å 
Úà

505. ý½경을 ÷용한 비만대ìÚà K091 1
506. ¼ýÕ 의한 비만대ìÚà K092 1
507. 기Ð 내분비, Ç양 및 대ì장å Úà K490 1

ýúþÞ ÷관
ýÉà 508. ýúþÞ ÷관 ýÉà L010 2

신장 및 비뇨기계 
신생¼ Úà

509. üÖ 신장, 신우 및 Ö관 신생¼ Úà L021 7
510. 기Ð 신장, 신우 및 Ö관 신생¼ Úà L022 7
511. üÖ 방광 및 골반 신생¼ Úà L023 7
512. 기Ð 방광, 골반 및 Ö÷ 신생¼ Úà L024 5
513. 경Ö÷ Ö관 및 방광 신생¼ Úà L025 4
514. 전¾선 신생¼ Úà L026 4
515. ý½경을 ÷용한 신장 및 비뇨기계 신생¼ Úà L027 7

신장 및 신우 Úà
516. ý½경을 ÷용한 신장 및 신우 Úà L031 4
517. ¼ýÕ 의한 신장 및 신우 Úà L032 4
518. 경피É 신장 및 신우 Úà, 한쪽 L033 3
519. 경피É 신장 및 신우 Úà, 양쪽 L034 3

Ö관 Úà 520. Ö관 Úà L040 2

방광 Úà
521. ¼ýÕ 의한 방광 Úà L051 4
522. 경피É 방광 Úà L052 2
523. 경Ö÷ 방광 Úà L053 1

전¾선 Úà 524. 전¾선 Úà L060 2

Ö÷ Úà

525. üÖ Ö÷ Úà L071 1
526. Ö÷경Ý Ö÷ Úà L072 1
527. 기Ð Ö÷ Úà L073 1
528. ýè Öä® Úà L074 1
529. 단순 Öä® Úà L075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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í분
수술 및 Þ술명

수술Þ
술코드

수술Þ
술종류

Öü 결Þ Úà

530. ý½경을 ÷용한 Öü 결Þ Úà L081 4
531. 신장, 신우 및 Ö관 결Þ Úà L082 4
532. 경Ö÷É Ö관 결Þ Úà L083 2
533. 방광 및 Ö÷ 결Þ Úà L084 4
534. 연성내Þ경Ý Úà L085 2

Öü결Þ 제거를 
위한 체외충파쇄

Þà

535. Öü결Þ 제거를 위한 체외충파쇄Þà, ýè L091 1
536. Öü결Þ 제거를 위한 체외충파쇄Þà, 단순 L092 1

신장 및 비뇨기 질
환의 신경 ×þ기 

설Þà

537. 신장 및 비뇨기 질환의 신경 ×þ기 설Þà L101 3
538. 신장 및 비뇨기 질환의 Þ험É 거Þà L102 1

Öü 질환 Úà 539. 경Ö÷ Öü 질환 Úà L111 1
540. 외상 및 ¼ý성 Öü 질환 Úà L112 1

기Ð 신장 및 비뇨
기 질환의 경피É 

Þà
541. 기Ð 신장 및 비뇨기 질환의 경피É Þà L120 2

기Ð 신장 및 비뇨
기계 Þà

542. 혈æþÞ을 위한 단Ā 또는 동정þ루 ø성à L131 2
543. 혈æþÞ 동정þ루의 경피É Úà, ýè L132 2
544. 혈æþÞ 동정þ루의 경피É Úà, 단순 L133 2
545. 기Ð 신장 및 비뇨기계 Þà L134 1

방광Ö÷경 Þà 546. 방광Ö÷경 Þà L510 1
신장 및 비뇨기 
질환의 경피É 

¼æà
547. 신장 및 비뇨기 질환의 경피É ¼æà L520 1

신장 및 비뇨기 
질환의 경피É 

경Öà
548. 신장 및 비뇨기 질환의 경피É 경Öà L530 1

¸성 골반 Úà 549. ¸성 골반 Úà M010 1
전¾선 
É출à

550. üÖ 전¾선 É출à M021 4
551. 기Ð 전¾선 É출à M022 3

기Ð 전¾선 Úà 552. 기Ð 전¾선 Úà M030 1

음경 Úà
553. ýè 음경 Úà M041 1
554. 단순 음경 Úà M042 1
555. 페÷ü니 병 Úà M043 1

ÿ경 Úà 556. ÿ경 Úà M050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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í분
수술 및 Þ술명

수술Þ
술코드

수술Þ
술종류

Ö÷ Úà 557. üÖ Ö÷ Úà M061 1
558. 단순 Ö÷ Úà M062 1

음½ Úà 559. ýè 음½ Úà M071 1
560. 단순 음½ Úà M072 1

ì환 Úà
561. ý½경을 ÷용한 ýè ì환 Úà M081 4
562. ¼ýÕ 의한 ýè ì환 Úà M082 4
563. 단순 ì환 Úà M083 1

기Ð ì환 Úà 및 
생ß기 É출à

564. ý½경을 ÷용한 정계정þ류 M091 4
565. ¼ýÕ 의한 정계정þ류 M092 4
566. ì환 및 생ß기 É출à M093 7

기Ð ¸성생ß기계 
Þà

567. 기Ð ¸성생ß기계 Þà(Æ성종양의 경우) M101 4
568. 기Ð ¸성생ß기계 Þà(Æ성종양 제외) M102 1

방광Ö÷경 Þà 569. 방광Ö÷경 Þà M500 1
×궁 Úà(Æ성종양

의 경우)
570. ý½경을 ÷용한 ×궁 Úà(Æ성종양의 경우) N011 7
571. ¼ýÕ 의한 ×궁 Úà(Æ성종양의 경우) N012 7

üÖ ×궁절제à
(Æ성종양 제외)

572. ý½경을 ÷용한 üÖ ×궁절제à(Æ성종양 제외) N021 2
573. ¼ýÕ 의한 üÖ ×궁 절제à(Æ성종양 제외) N022 2

단순 ×궁 Úà
(Æ성종양 제외)

574. ý½경을 ÷용한 단순 ×궁 Úà(Æ성종양 제외) N031 2
575. ¼ýÕ 의한 단순 ×궁 Úà(Æ성종양 제외) N032 2

난Í 및 부Î기 Úà
(Æ성종양의 경우)

576. ý½경을 ÷용한 난Í 및 부Î기 Úà(Æ성종양의 
경우) N041 7

577. ¼ýÕ 의한 난Í 및 부Î기 Úà(Æ성종양의 경우) N042 7
난Í Úà(Æ성종양 

제외)
578. ý½경을 ÷용한 난Í Úà(Æ성종양 제외) N051 2
579. ¼ýÕ 의한 난Í Úà(Æ성종양 제외) N052 2

부Î기 Úà(Æ성종
양 제외)

580. ý½경을 ÷용한 부Î기 Úà(Æ성종양 제외) N061 2
581. ¼ýÕ 의한 부Î기 Úà(Æ성종양 제외) N062 2

×궁경부, 질 및 외
음부 Úà(Æ성종양

의 경우)

582. ý½경을 ÷용한 ×궁경부, 질 및 외음부 Úà(Æ성
종양의 경우) N071 6

583. ¼ýÕ 의한 ×궁경부, 질 및 외음부 Úà(Æ성종양
의 경우) N072 6

×궁경부, 질 및 외
음부 Úà(Æ성종양 

제외)

584. ý½경을 ÷용한 ×궁경부, 질 및 외음부 Úà(Æ성
종양 제외) N081 1

585. ×궁경부, 질 및 외음부 Úà(Æ성종양 제외) N082 1
기Ð 골반 Úà ý

원à
586. ý½경을 ÷용한 기Ð 골반 Úà N091 1
587. ¼ýÕ 의한 기Ð 골반 Úà N092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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í분
수술 및 Þ술명

수술Þ
술코드

수술Þ
술종류

üÖ í성생ß기계 
ý원à

588. ý½경을 ÷용한 üÖ í성생ß기계 ý원à N101 1
589. ¼ýÕ 의한 üÖ í성생ß기계 ý원à N102 1

기Ð í성생ß기계 
ý원à 590. 기Ð í성생ß기계 ý원à N110 1

ý½경 Úà 및 기
Ð 난관 결찰à 591. ý½경 Úà N121 1

×궁경 Úà 592. ×궁경 Úà N130 1
×궁Í파à 593. Þ료É ×궁Í파à N141 1

기Ð í성생ß기계 
Úà

594. ý½경을 ÷용한 기Ð í성생ß기계 Úà N161 1
595. ¼ýÕ 의한 기Ð í성생ß기계 Úà N162 1

í성생ß기계 경피
É 혈관 Úà 596. í성생ß기계 경피É 혈관 Úà N180 2

제왕절¼분만
(단ÜÅ)

597. ÿ반 제왕절¼분만(단ÜÅ) O011 1
598. ì위험 제왕절¼분만(단ÜÅ) O012 1
599. 질ß분만 Þ÷ 후 제왕절¼분만(단ÜÅ) O013 1

제왕절¼분만(öÜ
Å)

600. 질ß분만 Þ÷ 후 제왕절¼분만(öÜÅ) O022 1
601. ÿ반 제왕절¼분만(öÜÅ) O023 1
602. ì위험 제왕절¼분만(öÜÅ) O024 1

×궁외 È신 üÖ 
Úà

603. ý½경을 ÷용한 ×궁외 È신 üÖ Úà O081 4
604. ¼ýÕ 의한 ×궁외 È신 üÖ Úà O082 4

×궁외 È신 기Ð 
Úà

605. ý½경을 ÷용한 ×궁외 È신 기Ð Úà O091 4
606. ¼ýÕ 의한 ×궁외 È신 기Ð Úà O092 4

×궁경관봉Þà 607. Þ료É ×궁경관봉Þà O102 1
분만 및 ç산 후 관
련 장å(ÚàÞÞ) 608. 분만 및 ç산 후 관련 장å(ÚàÞÞ) O110 1

×궁Í파à 및 ø인
Í파à 609. ×궁Í파à 및 ø인Í파à O120 1

분만 및 ç산 관련 
×궁É출à 610. 분만 및 ç산 관련 ×궁É출à O130 2

비장 절제à 611. 성인의 ý½경을 ÷용한 비장 절제à Q012 4
612. 성인의 ¼ýÕ 의한 비장 절제à Q013 4

½프종 및 ½혈병
(üÖ Úà ÞÞ) 613. ½프종 및 ½혈병(üÖ Úà ÞÞ) R010 4
기Ð 신생¼ 질환
(üÖ Úà ÞÞ) 614. 기Ð 신생¼ 질환(üÖ Úà ÞÞ) R020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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í분
수술 및 Þ술명

수술Þ
술코드

수술Þ
술종류

öÀ성 중Ö 외상 
Þ료»É의 ¼두à 615. öÀ성 중Ö 외상 Þ료»É의 ¼두à W010 8
öÀ성 중Ö 외상 
Þ료»É의 근골

계 üÖ Úà
616. öÀ성 중Ö 외상 Þ료»É의 근골계 üÖ Úà W020 5

öÀ성 중Ö 외상 
Þ료»É의 ý부 

Úà
617. öÀ성 중Ö 외상 Þ료»É의 ý부 Úà W030 6

öÀ성 중Ö 외상 
Þ료»É의 기Ð 

Úà
618. öÀ성 중Ö 외상 Þ료»É의 기Ð Úà W040 4

ÝÉ 손상의 û세
혈관 øÊ÷ß 및 

피부÷ß

619. ÝÉ 손상의 û세혈관 øÊ÷ß X011 3
620. ÝÉ 손상의 îÍ 피판 및 피부÷ß X012 2

Ú부 손상의 û세
혈관 øÊ÷ß 및 

피부÷ß

621. Ú부 손상의 û세혈관 øÊ÷ß X021 3
622. Ú부 손상의 îÍ 피판 및 피부÷ß X022 2

기Ð 손상의 û세
혈관 øÊ÷ß 및 

피부÷ß
623. 기Ð 손상의 û세혈관 øÊ÷ß 및 피부÷ß X030 3

ÝÉ 손상의 기Ð 
Úà

624. ÝÉ 손상의 골 및 관절 Úà X041 2
625. ÝÉ 손상의 기Ð Úà X042 1

Ú부 손상의 기Ð 
Úà

626. Ú부 손상의 골 및 관절 Úà X051 2
627. Ú부 손상의 기Ð Úà X052 1

기Ð 손상의 Úà 628. 기Ð 손상의 Úà X060 1
중증 Ö상(피부 

÷ß 동반) 629. 중증 Ö상(피부 ÷ß 동반) Y010 5
중등÷ Ö상(피부÷
ß ÿ은 øÉ손상

을 동반)
630. 중등÷ Ö상(피부÷ß ÿ은 øÉ손상 동반) Y020 2

  ü1) 상기의<ÚàÞàßü=는<î민건½ü험½=ÕÝ 정한 Ö양¯í 또
는<의료¯í½=ÕÝ 정한 의료¯í의 절ì를 거쳐 Úà항»ÕÝ ¯
í항»÷ À생Ýì<KDRG(Korean Diagnosis Related Group)=분류
체계Õ 따ÿ 부í된<ADRG(Adjacent DRG)=중 Þì¬ 정한 ßü를 
말þ니ö.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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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술Þ술코드 수술 및 Þ술명

B501 Þ료É 성분Ì집à
B502 신경계 면îÖ½
B510 뇌전증의 ÉÎÉ 비디æ 뇌파검ì ¼Þ
B520 ×기뇌파검ì É÷Ö
D070 ß성형à
D180 í순열 및 í¼열 Úà
D191 Þø골 Úà
D192 í½내 ØúÚà
D193 단순 Ö Úà
D300 ÀÞ
D502 ÞÅ ü존Þ료
E031 þø기 질환을 위한 진단É Þà
E501 î÷É 인공þø기 96Þ간 ÷상(신대체Ö½ 동반)
E502 î÷É 인공þø기 96Þ간 ÷상(신대체Ö½ û동반)
E511 î÷É 인공þø기 96Þ간 û만(신대체Ö½ 동반)
E512 î÷É 인공þø기 96Þ간 û만(신대체Ö½ û동반)
E540 경기관É 폐생검
E550 폐흉부질환의 îø인 생검
F051 î장 중결손증 Úà
F052 기Ð ýè î장 기형 교정à
F171 선천성 î장병 협í 질환의 경피É 혈관성형à(스텐ú ì용)

 ü2) ÷ û별þ관은<KDRG(Korean Diagnosis Related Group)=ÕÝ 분
류된<ADRG=중 ö음의<ADRG=는 ü장ÝÉ Ï÷니ö.

     d<ADRG=ÕÝ ü진단 ¼ü(MDC)Õ õ당Ý는 첫번째 ×½(알파벳)
을 제외Ýì 2,3번째 ×½Õ õ당Ý는 숫×¬ <60= ~ <99=Õ õ당
Ý는 경우

예Þ

<ADRG=가  <B601=의  경우  첫번째  자리(알파벳(B))를  제외하고  2,3번째 

자리에  해당하는  숫자가  <60=이므로  이  특별약관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e Å래 표Õ 기재된<ADR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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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술Þ술코드 수술 및 Þ술명

F172 경피É î장내 혈관성형à(스텐ú ì용)
F173 순환기계의 경피É 풍선 혈관성형à
F501 î장 전기 생½ 검ì
F502 î장질환을 위한 î÷×à 및 혈관øÇà
F503 진단É 관상동þ øÇà
F504 î근생검
F505 î½천×
G161 선천성 거대결장 및 장무공증 Úà
G162 üÖ Ê장항문 기형 Úà
G163 기Ð Ê장항문 기형 Úà
G331 ÍÖ기계 질환을 위한 진단É Þà
H131 간ö÷ 진단É Þà(Æ성종양의 경우)
H132 간ö÷ 진단É Þà(Æ성종양 제외)
H530 진단É îÞ성ö췌관내Þ경
I230 관절경검ì
I240 생검을 ÿý한 골ü 관절의 진단É Úà
I510 근골계 질환의 î생검
J053 ç두 및 ç륜재건à
J500 ç방 질환의 îø인생검
K500 ½상선 질환의 îø인생검
L113 선천성 Öü 질환 Úà
L500 Ö관경검ì
M094 정관 Úà
M510 전¾선 생검
N122 ý½경 검ì 및 기Ð 난관 결찰à
N142 진단É ×궁Í파à
N151 ý½경을 ÷용한 í성생ß기계 질환을 위한 진단É Úà
N152 ¼ýÕ 의한 í성생ß기계 질환을 위한 진단É Úà
N170 방ì선원ýÉÖ½(Æ성종양의 경우)
O041 ÿ반 질ß분만(Í산)
O042 ì위험 질ß분만(Í산)
O051 ÿ반 질ß분만(경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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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술Þ술코드 수술 및 Þ술명

O052 ì위험 질ß분만(경산)
O061 제왕절¼à 기왕½÷ 있는 ÿ반 질ß분만
O062 제왕절¼à 기왕½÷ 있는 ì위험 질ß분만
O073 질ß분만(ýþ Úà 동반)
O101 예방É ×궁경관봉Þà
O141 분만 및 ç산 관련 경피É 혈관 Úà
O142 산×기 관련 기Ð 경피É 혈관 Úà
P010 É원후 5ÿ û만Õ, ìýÝ거  ̧전원된 신생Å(중Ö Úà 

ÞÞ)
P020 신생Å를 대상으ü 한 î흉ý부/혈관 Úà
P030 신생Å, É원Þ 체중 < 750g(중Ö Úà ÞÞ)
P040 신생Å, É원Þ 체중 750-999g(중Ö Úà ÞÞ)
P050 신생Å, É원Þ 체중 1000-1249g(중Ö Úà ÞÞ)
P060 신생Å, É원Þ 체중 1250-1499g(중Ö Úà ÞÞ)
P070 신생Å, É원Þ 체중 1500-1999g(중Ö Úà ÞÞ)
P080 신생Å, É원Þ 체중 2000-2499g(중Ö Úà ÞÞ)
P090 신생Å, É원Þ 체중 > 2499g(중Ö Úà ÞÞ)
Q011 ÍÅ의 비장 절제à
Q020 기Ð 혈æ 및 ø혈기관 Úà
R030 ½프종 및 ½혈병(기Ð Úà ÞÞ)
R040 기Ð 신생¼ 질환(기Ð Úà ÞÞ)
R500 Þ료É 성분Ì집à
T011 û혈증 Úà(þ병증 동반)
T012 û혈증 Úà(þ병증 û동반)
T013 외상 후 ¼ý Úà
T014 Úà 후 ¼ý Úà
T015 기Ð ¼ý 질환 Úà
U010 정신장å Þ료»É의 Úà
W050 öÀ성 중Ö 외상 Þ료»É의 ý부 혈관É전à
Y030 기Ð Ö상(피부÷ß 동반)
Z010 기Ð ü건의료Ý비스Õ 관한 Ú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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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36A
중증질환×(암) 산정특례대상 분류표

þ관Õ 규정Ý는 중증질환×(Ø) 산정û례대상은 8본인ÿ부부ö® 산정û례
Õ 관한 기준(ü건ýÉ부 ìÞ 제2023-286þ, 2024. 1. 1 ÞÞ)9 제4ø 별
표3(중증질환× 산정û례 대상) 중 ö음Õ õ당Ý는 경우를 말þ니ö.

대 상 특정기호

본인ÿ부부ö® 산정û례Õ 관한 기준 제7øÕ 따ÿ 산정û
례 대상으ü 등ý된 Ø환×¬ 등ýÿü부ñ 5년간 [별표
36-1]중증질환×(Ø) 산정û례대상 질병 분류표ÕÝ 정한 
상병으ü 진료를 ¿은 경우

V193

ü) 8본인ÿ부부ö® 산정û례Õ 관한 기준9÷ ¼정되는 경우 ÷후 þ관ÕÝ 
ü장Ý는 중증질환×(Ø) 산정û례대상 õ당í부는 당Þ ÞÞ되ì 있는 
8본인ÿ부부ö® 산정û례Õ ü한 기준9Õ 따ÿ 판단þ니ö.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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í 분 분 류 항 목 분류번호

Ø
(çìØ 및 
13대û정
Ø 제외)

 1. Éà, í½ 및 인두의 Æ성 신생¼
 2. 췌장의 Æ성 신생¼
 3. 기Ð 및 부위불명 ÍÖ기관의 Æ성 신생¼
 4. þø기 및 흉ý내기관의 Æ성 신생¼

- 비½ 및 중÷의 Æ성 신생¼
- 부비동의 Æ성 신생¼
- 후두의 Æ성 신생¼
- 흉선의 Æ성 신생¼
- î장, 종 및 흉ú의 Æ성 신생¼
- 기Ð 및 부위불명의 þø기 및 흉ý내기관의 Æ성 신생¼

 5. 골 및 관절연골의 Æ성 신생¼
 6. 피부의 Æ성 흑É종
 7. 중피성 및 연øÊ의 Æ성 신생¼
 8. Öü의 Æ성 신생¼

- 신우의 Æ성 신생¼
- Ö관의 Æ성 신생¼
- 기Ð 및 상세불명의 비뇨기관의 Æ성 신생¼

 9. 눈, 뇌 및 중Ý신경계통의 기Ð 부분의 Æ성 신생¼
10. ½상선 및 기Ð 내분비선의 Æ성 신생¼

- 부신의 Æ성 신생¼
- 기Ð 내분비선 및 관련 íø¼의 Æ성 신생¼

11. 불명×한, ÷ì성 및 상세불명 부위의 Æ성 신생¼
12. ½프, ø혈 및 관련 øÊ의 Æ성 신생¼
13. ø¾된(원À성) íÿ 부위의 Æ성 신생¼
14. 진성 É혈í증¬증
15. 골Ú형성÷상증후군
16. 만성 골Ú증ß질환
17. 본Ü성(출혈성) 혈Í판혈증
18. 골Úíç증
19. 만성 þ산í성 ½혈병[üþ산í증후군]

C00~C14
C25
C26

C30
C31
C32
C37
C38
C39

C40~C41
C43

C45~C49

C65
C66
C68

C69~C72

C74
C75

C76~C80
C81~C96

C97
D45
D46

D47.1
D47.3
D47.4
D47.5

@별표36-1A
중증질환×(암) 산정특례대상 질병 분류표        

þ관Õ 규정Ý는 중증질환×(Ø) 산정û례대상 질병은 8본인ÿ부부ö® 산정
û례Õ 관한 기준(ü건ýÉ부 ìÞ 제2023-286þ, 2024. 1. 1 ÞÞ)9 제4
ø 별표3(중증질환× 산정û례 대상) 중 ö음Õ õ당Ý는 경우를 말þ니ö.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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í 분 분 류 항 목 분류번호

10대
û정Ø

 1. ß÷의 Æ성 신생¼ 
 2. 위의 Æ성 신생¼
 3. Í장의 Æ성 신생¼
 4. 대장의 Æ성 신생¼

- 결장의 Æ성 신생¼
- Ê장í불결장Ùþ부의 Æ성 신생¼
- Ê장의 Æ성 신생¼

 5.  항문 및 항문관의 Æ성 신생¼
 6. 간 및 간내 ö관의 Æ성 신생¼
 7. ö½ 및 기Ð ö÷의 Æ성 신생¼

- ö½의 Æ성 신생¼
- ö÷의 기Ð 및 상세불명 부분의 Æ성 신생¼

 8. 기관의 Æ성 신생¼
 9. 기관É 및 폐의 Æ성 신생¼
10. 신우를 제외한 신장의 Æ성 신생¼

C15
C16
C17

C18
C19
C20
C21
C22

C23
C24
C33
C34
C64

3대
û정Ø

(생ß기 및 
ÍæØ)

 1. ç방의 Æ성 신생¼
 2. í성 및 ¸성생ß기관의 Æ성 신생¼
 3. 방광의 Æ성 신생¼

C50
C51~C63

C67

çìØ 및 
양성

신생¼

 1. 기Ð 피부의 Æ성 신생¼
 2. ½상선의 Æ성 신생¼
 3. í½, ß÷ 및 위의 제×½Ø종
 4. 기Ð 및 상세불명의 ÍÖ기관의 제×½Ø종 
 5. 중÷ 및 þø계통의 제×½Ø종
 6. 제×½흑É종
 7. 피부의 제×½Ø종
 8. ç방의 제×½Ø종
 9. ×궁경부의 제×½Ø종
10. 기Ð 및 상세불명의 생ß기관의 제×½Ø종
11. 기Ð 및 상세불명 부위의 제×½Ø종
12. í½ 및 ÍÖ기관의 Þ동양ß 불명 또는 û상의 신생¼
13. 중÷, þø기관, 흉ý내 기관의 Þ동양ß불명 또는 û상의 신생¼
14. í성생ß기관의 Þ동양ß 불명 또는 û상의 신생¼
15. ¸성생ß기관의 Þ동양ß 불명 또는 û상의 신생¼
16. 비뇨기관의 Þ동양ß 불명 또는 û상의 신생¼
17. Úú의 Þ동양ß 불명 또는 û상의 신생¼
18. 뇌 및 중Ý신경계통의 Þ동양ß 불명 또는 û상의 신생¼
19. 내분비선의 Þ동양ß 불명 또는 û상의  신생¼

C44
C73
D00
D01
D02
D03
D04
D05
D06
D07
D09
D37
D38
D39
D40
D41
D42
D43
D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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í 분 분 류 항 목 분류번호

20. Þ동양ß 불명 및 û상의 øÊí 및 비만세ÿ 종양
21. û결정의 단클론¼ù글ü불린병증
22. 기Ð 명Þ된 ½프, ø혈 및 관련 øÊ의 Þ동양ß 불명 또는 û상의 신생¼
23. ½프, ø혈 및 관련 øÊ의 Þ동양ß 불명 또는 û상의 상세불명의 신생¼
24. 기Ð 및 상세불명 부위의 Þ동양ß 불명 또는 û상의 신생¼  

D47.0
D47.2
D47.7
D47.9
D48

 1. Úú의 양성 신생¼
 2. 뇌 및 중Ý신경계통의 기Ð 부분의 양성 신생¼

D32
D33

1. 제9ì ¼정 ÷후 ÷ þ관ÕÝ ü장Ý는 Þ동양ß 불명 또는 û상의 신생
¼ õ당í부는 피ü험×¬ 진단된 당Þ ÞÞ되ì 있는 한î표준질병·ì
인분류Õ 따ÿ 판단þ니ö. 또한, 상기 분류표의 분류번þ와 연관성÷ 있
õ, 분류번þ를 동ÞÕ 부í ¬·한 경우 ý 질병÷ ÿýþ니ö.

2. 진단 당Þ의 한î표준질병·ì인분류Õ 따ÿ ÷ þ관ÕÝ ü장Ý는 질병
Õ 대한 ü험® É¯í부¬ 판단된 경우, ÷후 한î표준질병·ì인분류 
¼정으ü 질병분류¬ 변경되더ÿ÷ ÷ þ관ÕÝ ü장Ý는 질병 õ당 í
부를 öÞ 판단ÝÉ Ï÷니ö.

3. 한î표준질병·ì인분류 ÉîÝ의 'ìý 및 질병÷환의 분류번þ부í를 위
한 선정준ßü Éî'Õ 따ÿ C77~C80(불명×한, ÷ì성 및 상세불명 부
위의 Æ성신생¼(Ø))의 경우 ÿì성 Æ성신생¼(Ø)÷ ×인되는 경우Õ
는 원À부위(최Í À생한 부위)를 기준으ü 분류þ니ö. ö만, ÷ 경우Õ
÷ ÷ì성 및 상세불명 부위의 Æ성신생¼(Ø)(C77~C80)의 진단×정 Þ
Ø은 원ÀØ 진단×정 ÞØ으ü 변경되É Ï÷니ö.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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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37A
중증질환× 뇌혈관질환 산정특례대상 분류표

1. þ관Õ 규정Ý는 중증질환× 뇌혈관질환 산정û례대상은 8본인ÿ부부ö
® 산정û례Õ 관한 기준(ü건ýÉ부 ìÞ 제2023-286þ, 2024. 1. 1 
ÞÞ)9 제4ø 별표3(중증질환× 산정û례 대상) 중 ö음Õ õ당Ý는 경우
를 말þ니ö.

분 류 항 목 특정기호

1. @별표37-1A(본인ÿ부부ö® 산정û례 뇌혈관질환의 
상병)Õ õ당Ý는 상병의 뇌혈관질환×¬ È당 상병의 
Þ료를 위Ýí@별표37-2A(본인ÿ부부ö® 산정û례 
뇌혈관질환의 Úà)Õ õ당Ý는 Úà을 ¿은 경우 최대 
30ÿ.

V191

2. @별표37-1A(본인ÿ부부ö® 산정û례 뇌혈관질환의 
상병)ÕÝ I60~I62Õ õ당Ý는 상병의 중증 뇌출혈환×
¬ ¯성기Õ É원Ýí 진료를 ¿은 경우 최대 30ÿ.
단,@별표37-2A(본인ÿ부부ö® 산정û례 뇌혈관질환의 
Úà)Õ õ당Ý는 Úà을 ¿É Ï은 경우

V268

3. @별표37-1A(본인ÿ부부ö® 산정û례 뇌혈관질환의 
상병)ÕÝ I63Õ õ당Ý는 상병의 뇌경É증환×¬ 증상 
À생 24Þ간 ÷내Õ 병원Õ ÷íÝí É원진료중 NIHSS
¬ 5Ø ÷상인 경우 최대 30ÿ.
단,@별표37-2A(본인ÿ부부ö® 산정û례 뇌혈관질환의 
Úà)Õ õ당Ý는 Úà을 ¿É Ï은 경우

V275

 ü) NHISS란, National Institutes of Health Stroke Scale의 þ×ü 의료 
제공×¬ 뇌졸중으ü 인한 손상을 ½관É으ü 정량ÖÝ는ó ì용Ý는 
÷íÉ니ö.

2. 8본인ÿ부부ö® 산정û례Õ 관한 기준9÷ ¼정되는 경우 ÷후 þ관ÕÝ 
ü장Ý는 중증질환× 뇌혈관질환 산정û례 대상 õ당í부는 당Þ ÞÞ되
ì 있는 8본인ÿ부부ö® 산정û례Õ ü한 기준9Õ 따ÿ 판단þ니ö.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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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37-1A

본인일부부담® 산정특례 뇌혈관질환의 상병

1. þ관Õ 규정Ý는 본인ÿ부부ö® 산정û례 뇌혈관질환은 8본인ÿ부부ö
® 산정û례Õ 관한 기준(ü건ýÉ부 ìÞ 제2023-286þ, 2024. 1. 1 
ÞÞ)9 제4ø 별표3(중증질환× 산정û례 대상)ÕÝ [별첨1]Õ õ당Ý는 
Å래의 상병을 말þ니ö.

분 류 항 목 분류번호

뇌혈관질환 I60~I67
경동þ의 동þ류 및 ½½ I72.0

후천성 동정þ루 I77.0
순환계통의 기Ð 선천기형 Q28.0~Q28.3

두¼내손상 S06
 ü) 향후 8본인ÿ부부ö® 산정û례Õ 관한 기준9 제4øÕ õ당Ý는 상병÷ 

변경되는 경우 변경된 기준을 따¾니ö.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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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37-2A
본인일부부담® 산정특례 뇌혈관질환의 수술

1. þ관Õ 규정Ý는 본인ÿ부부ö® 산정û례 뇌혈관질환의 Úà은 8본인ÿ
부부ö® 산정û례Õ 관한 기준(ü건ýÉ부 ìÞìÞ 제2023-286þ, 
2024. 1. 1 ÞÞ)9 제4ø 별표3(중증질환× 산정û례 대상)ÕÝ [별첨1]
Õ õ당Ý는 Å래의 Úà을 말þ니ö.

분 류 항 목 수가코드

혈종제거를 위한 ¼두à S4621, S4622
뇌동þ류Úà S4641, S4642

뇌동정þ기형É출à S4653~S4658
두¼½내 혈관문þà S4661, S4662

단Āà 또는 ïüø성à S4711~S4715
뇌þ절제à S4780

뇌 기È부 Úà S4801~S4803
중Ý신경계정위Úà-혈종제거 S4756

경피É풍선혈관성형à M6593, M6594, M6597
경피É뇌혈관þ¼성형à M6599

경피É혈관내 ®Î스텐úýÉà M6601, M6602, M6605
경피É혈전제거à M6630, M6632, M6635, M6636, 

M6637, M6639
혈관É전à M1661~M1663, M1676, M1677, 

M1667, M6644
천두à N0322~N0324

¼두à 또는 두¼절제à N0333
혈관내 ý종제거à O0226, O0227, O2066

경동þ결찰à S4670
뇌내Þ경Úà S4744

뇌 정위É 방ì선Úà HD113~HD115
 ü) 향후 8본인ÿ부부ö® 산정û례Õ 관한 기준9 제4øÕ õ당Ý는 Úà÷ 

변경되는 경우 변경된 기준을 따¾니ö.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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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38A
중증질환× 심장질환 산정특례대상 분류표

1. þ관Õ 규정Ý는 중증질환× î장질환 산정û례대상은 8본인ÿ부부ö® 
산정û례Õ 관한 기준(ü건ýÉ부 ìÞ 제2023-286þ, 2024. 1. 1 Þ
Þ)9 제4ø 별표3(중증질환× 산정û례 대상) 중 ö음Õ õ당Ý는 경우를 
말þ니ö.

분 류 항 목 특정기호

8[별표38-1]본인ÿ부부ö® 산정û례 î장질환의 상병9Õ õ
당Ý는 상병의 î장질환×¬ õ당 상병의 Þ료를 위Ýí 8[별
표38-2]본인ÿ부부ö® 산정û례 î장질환의 Úà9Õ õ당Ý
는 Úà 또는 8[별표38-3]본인ÿ부부ö® 산정û례 î장질환
의 þ제성분9Õ õ당Ý는 þ제를 þí¿은 경우 최대 30ÿ.
단, [별표38-1]본인ÿ부부ö® 산정û례 î장질환의 상병9Õ 
õ당Ý는 상병 중 ýè 선천성 î기형질환× 또는 [별표
38-2]본인ÿ부부ö® 산정û례 î장질환의 Úà9Õ õ당Ý는 
Úà 중 î장÷ßà을 ¿은 경우 최대 60ÿ.

V192

2. 8본인ÿ부부ö® 산정û례Õ 관한 기준9÷ ¼정되는 경우 ÷후 þ관ÕÝ 
ü장Ý는 중증질환× î장질환 산정û례 대상 õ당í부는 당Þ ÞÞ되ì 
있는 8본인ÿ부부ö® 산정û례Õ ü한 기준9Õ 따ÿ 판단þ니ö.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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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38-1A
본인일부부담® 산정특례 심장질환의 상병

1. þ관Õ 규정Ý는 본인ÿ부부ö® 산정û례 î장질환은 8본인ÿ부부ö® 
산정û례Õ 관한 기준(ü건ýÉ부 ìÞ 제2023-286þ, 2024. 1. 1 Þ
Þ)9 제4ø 별표3(중증질환× 산정û례 대상)ÕÝ [별첨2]Õ õ당Ý는 
Å래의 상병을 말þ니ö.

분 류 항 목 분류번호

î장의 양성 신생¼ D15.1
î장 î¼÷ 있는 류ù티스열 I01

만성 류ù티스î장질환 I05~I09
허혈성î장질환 I20~I25

폐성 î장병 및 폐순환의 질환 I26, I28
기Ð 형Ü의 î장병 I30~I51
대동þ의ý상경Ö증 I70.0

대동þ동þ류 및 ½½ I71
달½ 분류된 질환ÕÝ의 동þ, 세동þ 및 

º세혈관의 장å
I79.0, I79.1

대동þ궁증후군(ö까ýÚ) M31.4
순환계통의 선천기형 Q20~Q25

대정þ혈관의 선천기형 Q26.0~Q26.4,Q26.8,Q26.9
흉부 혈관의 손상, î장의 손상 S25~S26

 ü) 향후 8본인ÿ부부ö® 산정û례Õ 관한 기준9 제4øÕ õ당Ý는 상병÷ 
변경되는 경우 변경된 기준을 따¾니ö.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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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 류 항 목 수가코드

동þ관 우Þü ø성à OA640~OA641, OA647~OA649, 
O1640~O1641,  O1643~O1649

î장 ý상봉þà O1660
동þ관¼존폐쇄à O1671, O1672
대동þÞí증Úà O1680

폐쇄ß 승º판 교련 절¼à O1690
î혈관단Āà O1701, O1702
폐동þ결찰à O1703, O1704

î방중결손ø성à O1705
î방, îä중결손증Úà O1710, O1711, O1721~O1723

판ú협í증Úà O1730, O1740, O1750, O1760
î방중결손증 ¼ 폐동þ판협í증Úà O1770

판ú성형à O1781~O1784
인공판úÞ환à O1791~O1793, O1797

인공판ú재Þ환à O1794~O1796, O1798
비봉þ 대동þ판úÞ환à O1799
활üí 4 증후군 근본Úà O1800

îä중결손증 ¼ 폐동þ판협í증Úà O1810
î내ú상결손증 Úà O1821, O1822

좌îä류절제à O1823
좌îä용ÉÞÍ성형à O1824

좌îä, 우îä ç출ü 성형à O1825, O1826

@별표38-2A
본인일부부담® 산정특례 심장질환의 수술

1. þ관Õ 규정Ý는 본인ÿ부부ö® 산정û례 î장질환의 Úà은 8본인ÿ부
부ö® 산정û례Õ 관한 기준(ü건ýÉ부 ìÞ 제2023-286þ, 2024. 1. 1 
ÞÞ)9 제4ø 별표3(중증질환× 산정û례 대상)ÕÝ [별첨2]Õ õ당Ý는 
Å래의 Úà을 말þ니ö.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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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 류 항 목 수가코드

관상동þ 내ú절제à O1830
À살¼동 동þ류파열Úà O1840

동정þ기형교정à O1841
기Ð ýè기형Õ 대한 î장Úà O1851,O1852

좌우폐동þ 성형à O1861
기·É 단îä증 교정à O1873, O1874

ÿ스텔½ Úà O1875
총 폐정þ 환류÷상증 Úà O1878

대혈관전위증 Úà O1879, O1881, O1882, O1883
îä üø장Þ Þ료à O0881, O0882, O0883, O0886, O0887, 

O0888, O0889
인공î폐순환 O1890, O1891

¼흉î장ùìÉ O1895
부분체외순환 O1901~O1902

체외순환ú형산ÖÖ½ O1903~O1904, O1907
îÍ관류 O1910

대동þ내풍선펌프 O1921, O1922
î½루ø성à O1931
î½ý형성à O1932, O1935
îú절제à O1940

폐동þ혈전제거à O1950
대동þ-폐동þ ý 폐쇄à O1960

î내÷¼제거à O1970
î장종양제거à O1981, O1982
î½기거Þà O2001, O2004, 02005, O2009,  

O0203~O0210, O0236, O0237, 
O0241~O0243

부정þÚà O2006, O2007
î율동전환 제세동기거Þà O0211, O0212, O2211, O2212

동þ류 절제à O2021, O2022, O2031~O20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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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 류 항 목 수가코드

혈전제거à-î장 O0260
경피É 동þ관¼존 폐쇄à M6510
경피É î방중결손폐쇄à OZ751

경피É 근성부 îä중결손 폐쇄à M6513
경피É î방중절¼à M6521, M6522
경피É î장 판ú성형à M6531~M6533

부정þ의 ìü파절제à 및 냉절제à M6541~M6543, M6546~M6548, M6550, 
M0651, M0657, M0658, M0661, M0662

경피É 관상동þ×장à M6551,M6552,M6553,M6554
경피É 관상동þ스텐úýÉà M6561~M6564,M6565~M6567
경피É 관상동þý상반절제à M6571, M6572

경피É 대동þ판ýÉ M6580, M6581, M6582
경피É 폐동þ판 ýÉà M6585
경피É 풍선혈관성형à M6595~M6597

경피É 혈관내 ®Î스텐úýÉà M6603~M6605
경피É 혈관내 스텐ú-÷ß설Þà M6611~M6613

대동þ 혈관내 ÷ß편 ì정à M6651, M6652
경피É 혈관내 ý종제거à M6620

경피É 혈전제거à M6632,M6634,M6638,M6639
혈관É전à M6644
î장÷ßà Q8080

î장 및 폐÷ßà Q8103
디케÷Õ스Úà O1853
관상동þ성형à O1854
대동þ½½Úà O0232~O0234
대동þ근부Úà O0235

î장 재동기Ö Þ료기 거Þà O2221~O2224
 ü) 향후 8본인ÿ부부ö® 산정û례Õ 관한 기준9 제4øÕ õ당Ý는 Úà÷ 

변경되는 경우 변경된 기준을 따¾니ö.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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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38-3A
본인일부부담® 산정특례 심장질환의 약제성분

1. þ관Õ 규정Ý는 본인ÿ부부ö® 산정û례 î장질환의 Úà은 8본인ÿ부
부ö® 산정û례Õ 관한 기준(ü건ýÉ부 ìÞ 제2023-286þ, 2024. 1. 1 
ÞÞ)9 제4ø 별표3(중증질환× 산정û례 대상)ÕÝ [별첨2]Õ õ당Ý는 
Å래의 þ제성분을 말þ니ö.

분 류 항 목 수가코드

Alteplase üì제
Tenecteplase üì제

Urokinase üì제
 ü) 향후 8본인ÿ부부ö® 산정û례Õ 관한 기준9 제4øÕ õ당Ý는 þ제성

분÷ 변경되는 경우 변경된 기준을 따¾니ö.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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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39A
중증화상 산정특례대상 분류표

1. þ관Õ 규정Ý는 <중증Ö상 산정û례대상=은 8본인ÿ부부ö® 산정û례
Õ 관한 기준(ü건ýÉ부 ìÞ 제2023-286þ, 2024. 1. 1 ÞÞ)9 제5ø 
별표4 중 ö음Õ õ당Ý는 경우를 말þ니ö.

í분 대상 및 적용기간 특정기호

ö음  »의 õ² Ý¸Õ õ당Ýí 산정û례 대상으ü 등ý된 중증Ö상환×¬ 
É용ÿ부ñ 1년간 õ당 상병으ü 진료를 ¿는 경우
*단, 등ý기간 종료 후 2년 ÷내Õ 별첨 3의 Úà을 ¿는 경우 1년간 재등ý할 
Ú 있음(V306은 제외)

¬
@별표39-1A(본인ÿ부부ö® 산정û례 중증Ö상의 상병)Õ
Ý 중증÷ 기준의 제1þ  »의 õ² Ý¸의 상병Õ õ당
Ý면Ý 체표면É 기준의 제1þ  »의 õ² Ý¸Õ õ당Ý
는 상병으ü 진료를 ¿는 경우

V247

¸
@별표39-1A(본인ÿ부부ö® 산정û례 중증Ö상의 상병)Õ
Ý 중증÷ 기준의 제2þ  »의 õ² Ý¸의 상병Õ õ당
Ý면Ý 체표면É 기준의 제2þ  »의 õ² Ý¸Õ õ당Ý
는 상병으ü 진료를 ¿는 경우

V248

ö
@별표39-1A(본인ÿ부부ö® 산정û례 중증Ö상의 상병)의 
상병 중 제3þÕ õ당Ý는 상병(기· 및 ÿ상생활Õ 중Ö한 
Ç향을 ü는 경우Õ 한ý)으ü É원진료를 ¿는 경우

V305

ÿ

@별표39-1A(본인ÿ부부ö® 산정û례 중증Ö상의 상병)의 
상병 중 제3þÕ õ당Ý는 상병(기· 및 ÿ상생활Õ 중Ö한 
Ç향을 ü는 경우Õ 한ý)Õ 대õ 외래진료를 ¿은 환×¬ 
Ú상(受傷)한 날부ñ 3년 ÷내Õ É원Ýí@별표39-2A(본
인ÿ부부ö® 산정û례 중증Ö상의 Úà)의 Úà을 ¿는 경우

V306

ù @별표39-1A(본인ÿ부부ö® 산정û례 중증Ö상의 상병)의 
상병 중 제4þÕ õ당Ý는 상병으ü 진료를 ¿는 경우 V250

2. 8본인ÿ부부ö® 산정û례Õ 관한 기준9÷ ¼정되는 경우 ÷후 þ관ÕÝ 
ü장Ý는 중증질환×(Ö상) 산정û례 대상 õ당í부는 당Þ ÞÞ되ì 있
는 8본인ÿ부부ö® 산정û례Õ 관한 기준9Õ 따ÿ 판단þ니ö.



▶▶▶ 무배당 NH헤아림355건강보험2404(5~6종) 약관

- 746 -

@별표39-1A
본인일부부담® 산정특례 중증화상의 상병

1. þ관Õ 규정Ý는 본인ÿ부부ö® 산정û례 중증Ö상은 8본인ÿ부부ö® 
산정û례Õ 관한 기준(ü건ýÉ부 ìÞ 제2023-286þ, 2024. 1. 1 Þ
Þ)9 제4ø 별표3의 별첨 3Õ õ당Ý는 Å래의 상병을 말þ니ö.

<중증÷기준>
í분 상병명 상병코드

1

º½ 및 »의 2÷ Ö상 T20.2
몸통의 2÷ Ö상 T21.2
손» 및 손을 제외한 õ깨와 팔의 2÷ Ö상 T22.2
손» 및 손의 2÷ Ö상 T23.2
À» 및 À을 제외한 Ê덩÷ 및 ö½의 2÷ Ö상 T24.2
À» 및 À의 2÷ Ö상 T25.2
상세불명 신체부위의 2÷ Ö상 T30.2

2

º½ 및 »의 3÷ Ö상 T20.3
몸통의 3÷ Ö상 T21.3
손» 및 손을 제외한 õ깨와 팔의 3÷ Ö상 T22.3
손» 및 손의 3÷ Ö상 T23.3
À» 및 À을 제외한 Ê덩÷ 및 ö½의 3÷ Ö상 T24.3
À» 및 À의 3÷ Ö상 T25.3
상세불명 신체부위의 3÷ Ö상 T30.3

3

º½ 및 »의 3÷ Ö상 중 Í면부Õ Ú상한 경우 T20.3
몸통의 3÷ Ö상 중 성기 또는 Þ음부Õ Ú상한 경우 T21.3
손» 및 손의 3÷ Ö상 T23.3
À» 및 À의 3÷ Ö상 T25.3
눈 및 부Î기의 Ö상 T26.0~T26.4

4 þø기÷의 Ö상 T27.0~T27.3
기Ð 내부기관의 Ö상 T28.0~T2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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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표면É 기준>
í분 상병명 상병코드

1

신체표면의 20-29%를 î¼한  Ö상 T31.2
신체표면의 30-39%를 î¼한 Ö상 T31.3
신체표면의 40-49%를 î¼한 Ö상 T31.4
신체표면의 50-59%를 î¼한 Ö상 T31.5
신체표면의 60-69%를 î¼한 Ö상 T31.6
신체표면의 70-79%를 î¼한 Ö상 T31.7
신체표면의 80-89%를 î¼한 Ö상 T31.8
신체표면의 90%÷상을 î¼한 Ö상 T31.9

2

신체표면의 10-19%를 î¼한 Ö상 T31.1
신체표면의 20-29%를 î¼한 Ö상 T31.2
신체표면의 30-39%를 î¼한 Ö상 T31.3
신체표면의 40-49%를 î¼한 Ö상 T31.4
신체표면의 50-59%를 î¼한 Ö상 T31.5
신체표면의 60-69%를 î¼한 Ö상 T31.6
신체표면의 70-79%를 î¼한 Ö상 T31.7
신체표면의 80-89%를 î¼한 Ö상 T31.8
신체표면의 90%÷상을 î¼한 Ö상 T31.9

 ü) 향후 8본인ÿ부부ö® 산정û례Õ 관한 기준9 제4ø 별표3의 별첨 3Õ 
õ당Ý는 상병÷ 변경되는 경우 변경된 기준을 따¾니ö.



▶▶▶ 무배당 NH헤아림355건강보험2404(5~6종) 약관

- 748 -

@별표39-2A
본인일부부담® 산정특례 중증화상의 수술

1. þ관Õ 규정Ý는 본인ÿ부부ö® 산정û례 중증Ö상은 8본인ÿ부부ö® 
산정û례Õ 관한 기준(ü건ýÉ부 ìÞ 제2023-286þ, 2024. 1. 1 Þ
Þ)9 제4ø 별표3의 별첨 3Õ õ당Ý는 Å래의 Úà을 말þ니ö.

í분 수술명 수술코드

1 반흔íÞ성형à(운동제한÷ 있는 것) N0241

2 반흔íÞ성형à 및 ß피à(운동제한÷ 있는 것) N0242~N0247, 
NA241~NA243

3 반흔íÞ성형à 및 îÍ피판à(운동제한÷ 있는 것) N0249
 ü) 향후 8본인ÿ부부ö® 산정û례Õ 관한 기준9 제4ø 별표3의 별첨 3Õ 

õ당Ý는 Úà÷ 변경되는 경우 변경된 기준을 따¾니ö.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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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40A
중증외상 산정특례대상 분류표

1. þ관Õ 규정Ý는 <중증외상 산정û례대상=은 8본인ÿ부부ö® 산정û례
Õ 관한 기준(ü건ýÉ부 ìÞ 제2023-286þ, 2024. 1. 1 ÞÞ)9 제4ø 
별표3(중증질환× 산정û례 대상) 중 ö음Õ õ당Ý는 경우를 말þ니ö.

대 상 특정기호

손상중증÷ØÚ(ISS) 15Ø ÷상Õ õ당Ý는 중증외상환×
¬<응¯의료Õ 관한 ½률=제30ø의2Õ 따른 권î외상센
ñÕ É원Ýí 진료를 ¿은 경우 최대 30ÿ

V273

2. 8본인ÿ부부ö® 산정û례Õ 관한 기준9÷ ¼정되는 경우 ÷후 þ관ÕÝ 
ü장Ý는 중증외상 산정û례 대상 õ당í부는 당Þ ÞÞ되ì 있는 8본인
ÿ부부ö® 산정û례Õ 관한 기준9Õ 따ÿ 판단þ니ö.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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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41A
전÷암 분류표

1. þ관Õ 규정Ý는 전÷Ø은 제8ì 한î표준질병ì인분류(통계청 ìÞ 제
2020-175þ, 2021.1.1 ÞÞ) 중 ö음Õ É은 질병을 말Ý며, ÷후 한î
표준질병·ì인분류¬ ¼정되는 경우는 ¼정된 기준Õ 따ÿ ÷ þ관ÕÝ 
ü장Ý는 전÷Ø관련 질환 õ당 í부를 판단þ니ö.

분 류 항 목 분류번호

½프절
전÷Ø ½프절의 ÷ì성 및 상세불명의 Æ성 신생¼ C77

û정전
÷Ø

þø 및 ÍÖ기관의 ÷ì성 Æ성 신생¼
기Ð 및 상세불명 부위의 ÷ì성 Æ성 신생¼
부위의 명Þ¬ Ç는 Æ성 신생¼

C78
C79
C80

 ü) 제9ì ¼정 ÷후 ÷ þ관ÕÝ ü장Ý는 전÷Ø관련 질환 õ당í부는 
피ü험×¬ 진단된 당Þ ÞÞ되ì 있는 한î표준질병·ì인분류Õ 따ÿ 
판단þ니ö. 또한, 상기 분류표의 분류번þ와 연관성÷ 있õ, 분류번þ
를 동ÞÕ 부í ¬·한 경우 ý 질병÷ ÿýþ니ö.

2. 진단 당Þ의 한î표준질병·ì인분류Õ 따ÿ ÷ þ관ÕÝ ü장Ý는 질병
Õ 대한 ü험® É¯í부¬ 판단된 경우, ÷후 한î표준질병·ì인분류 
¼정으ü 질병분류¬ 변경되더ÿ÷ ÷ þ관ÕÝ ü장Ý는 질병 õ당 í
부를 öÞ 판단ÝÉ Ï÷니ö.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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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42A
특정허혈성심장질환 분류표

1. þ관Õ 규정Ý는 û정허혈성î장질환으ü 분류되는 질병은 제8ì 한î표
준질병ì인분류(통계청 ìÞ 제2020-175þ, 2021.1.1 ÞÞ) 중 ö음Õ 
É은 질병을 말Ý며, ÷후 한î표준질병·ì인분류¬ ¼정되는 경우는 ¼
정된 기준Õ 따ÿ ÷ þ관ÕÝ ü장Ý는 û정허혈성î장질환 õ당 í부
를 판단þ니ö.

분 류 항 목 분류번호

 1. 협î증
 2. ¯성î근경É증
 3. 후Î î근경É증
 4. ¯성 î근경É증 후 û정 현존 þ병증
 5. î근경É증을 çÀÝÉ Ï은 관상동þ혈전증
 6. üÀ슬ÿ증후군

I20
I21
I22
I23

I24.0
I24.1

 ü) 제9ì ¼정 ÷후 ÷ þ관ÕÝ ü장Ý는 û정허혈성î장질환 õ당í부
는 피ü험×¬ 진단된 당Þ ÞÞ되ì 있는 한î표준질병·ì인분류Õ 
따ÿ 판단þ니ö. 또한, 상기 분류표의 분류번þ와 연관성÷ 있õ, 분
류번þ를 동ÞÕ 부í ¬·한 경우 ý 질병÷ ÿýþ니ö.

2. 진단 당Þ의 한î표준질병·ì인분류Õ 따ÿ ÷ þ관ÕÝ ü장Ý는 질병
Õ 대한 ü험® É¯í부¬ 판단된 경우, ÷후 한î표준질병·ì인분류 
¼정으ü 질병분류¬ 변경되더ÿ÷ ÷ þ관ÕÝ ü장Ý는 질병 õ당 í
부를 öÞ 판단ÝÉ Ï÷니ö.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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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43A
특정뇌혈관질환 분류표

1. þ관Õ 규정Ý는 û정뇌혈관질환으ü 분류되는 질병은 제8ì 한î표준질병
ì인분류(통계청 ìÞ 제2020-175þ, 2021.1.1 ÞÞ) 중 ö음Õ É은 질
병을 말Ý며, ÷후 한î표준질병·ì인분류¬ ¼정되는 경우는 ¼정된 기준
Õ 따ÿ ÷ þ관ÕÝ ü장Ý는 û정뇌혈관질환 õ당 í부를 판단þ니ö.

분 류 항 목 분류번호

 1. 거ûúÝ 출혈
 2. 뇌내출혈
 3. 기Ð 비외상성 두¼내 출혈
 4. 뇌경É증
 5. 뇌경É증을 çÀÝÉ Ï은 뇌전동þ의 폐쇄 및 협í
 6. 뇌경É증을 çÀÝÉ Ï은 대뇌동þ의 폐쇄 및 협í
 7. 파열되É Ï은 대뇌동þ의 ½½
 8. 파열되É Ï은 대뇌동þ류
 9. ºýºý병
10. 두¼내정þ계통의 비Ö농성 혈전증
11. 달½ 분류되É Ï은 대뇌동þý
12. 뇌Å밀ü÷ü혈관병증(E85.-+)
13. 달½ 분류된 ¼ý성 및 기생충성 질환ÕÝ의 대뇌동þý
14. 달½ 분류된 기Ð 질환ÕÝ의 대뇌동þý

I60
I61
I62
I63
I65
I66

I67.0
I67.1
I67.5
I67.6
I67.7
I68.0
I68.1
I68.2

 ü) 제9ì ¼정 ÷후 ÷ þ관ÕÝ ü장Ý는 û정뇌혈관질환 õ당í부는 피
ü험×¬ 진단된 당Þ ÞÞ되ì 있는 한î표준질병·ì인분류Õ 따ÿ 
판단þ니ö. 또한, 상기 분류표의 분류번þ와 연관성÷ 있õ, 분류번þ
를 동ÞÕ 부í ¬·한 경우 ý 질병÷ ÿýþ니ö.

2. 진단 당Þ의 한î표준질병·ì인분류Õ 따ÿ ÷ þ관ÕÝ ü장Ý는 질병
Õ 대한 ü험® É¯í부¬ 판단된 경우, ÷후 한î표준질병·ì인분류 
¼정으ü 질병분류¬ 변경되더ÿ÷ ÷ þ관ÕÝ ü장Ý는 질병 õ당 í
부를 öÞ 판단ÝÉ Ï÷니ö.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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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44A
특정4대질병 분류표

1. þ관ÕÝ 규정Ý는 û정4대질병으ü 분류되는 질병은 제8ì ¼정 한î표
준질병ì인분류(통계청 ìÞ 제2020-175þ, 2021.1.1 ÞÞ)중 ö음Õ 
É은 질병을 말Ý며, ÷후 한î표준질병·ì인분류¬ ¼정되는 경우는 ¼
정된 기준Õ 따ÿ ÷ þ관ÕÝ ü장Ý는 û정4대질병 õ당 í부를 판단
þ니ö.
í  분 분류항목 분류코드

½내장
ù년½내장 H25
기Ð ½내장 H26
Ú정체의 기Ð 장å H27

대장 
양성종양
및 폴¾

결장의 폴¾ K63.5
결장, Ê장, 항문 및 항문관의 양성 신생¼ D12
(항문 및 항문관의 양성 신생¼ 제외) (D12.9 제외)

후
û정질환

혈관운동성 및 알À르기성 비ý J30
만성 비ý, 비인두ý 및 인두ý J31
만성 부비동ý J32
ß폴¾ J33
ß 및 비동의 기Ð 장å J34

û정피부
질환

내향성 손À톱 L60.0
피부 및 피ÝøÊ의 º½½ L72
티눈 및 ÿ은살 L84

ü) 제9ì ¼정 ÷후 ÷ þ관ÕÝ ü장Ý는 û정4대질병 õ당í부는 피ü험
×¬ 진단된 당Þ ÞÞ되ì 있는 한î표준질병·ì인분류Õ 따ÿ 판단þ
니ö. 또한, 상기 분류표의 분류번þ와 연관성÷ 있õ, 분류번þ를 동Þ
Õ 부í ¬·한 경우 ý 질병÷ ÿýþ니ö.

2. 진단 당Þ의 한î표준질병·ì인분류Õ 따ÿ ÷ þ관ÕÝ ü장Ý는 질병
Õ 대한 ü험® É¯í부¬ 판단된 경우, ÷후 한î표준질병·ì인분류 
¼정으ü 질병분류¬ 변경되더ÿ÷ ÷ þ관ÕÝ ü장Ý는 질병 õ당 í
부를 öÞ 판단ÝÉ Ï÷니ö.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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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45A
특정허혈성심장질환b 분류표

1. þ관Õ 규정Ý는 û정허혈성î장질환b으ü 분류되는 질병은 제8ì 한î
표준질병ì인분류(통계청 ìÞ 제2020-175þ, 2021.1.1 ÞÞ) 중 ö음
Õ É은 질병을 말Ý며, ÷후 한î표준질병·ì인분류¬ ¼정되는 경우는 
¼정된 기준Õ 따ÿ ÷ þ관ÕÝ ü장Ý는 û정허혈성î장질환b õ당 
í부를 판단þ니ö.

분 류 항 목 분류번호

 1. 협î증
 2. ¯성î근경É증
 3. 후Î î근경É증
 4. ¯성 î근경É증 후 û정 현존 þ병증
 5. æ래된 î근경É증

I20
I21
I22
I23

I25.2
 ü) 제9ì ¼정 ÷후 ÷ þ관ÕÝ ü장Ý는 û정허혈성î장질환b õ당í

부는 피ü험×¬ 진단된 당Þ ÞÞ되ì 있는 한î표준질병·ì인분류Õ 
따ÿ 판단þ니ö. 또한, 상기 분류표의 분류번þ와 연관성÷ 있õ, 분
류번þ를 동ÞÕ 부í ¬·한 경우 ý 질병÷ ÿýþ니ö.

2. 진단 당Þ의 한î표준질병·ì인분류Õ 따ÿ ÷ þ관ÕÝ ü장Ý는 질병
Õ 대한 ü험® É¯í부¬ 판단된 경우, ÷후 한î표준질병·ì인분류 
¼정으ü 질병분류¬ 변경되더ÿ÷ ÷ þ관ÕÝ ü장Ý는 질병 õ당 í
부를 öÞ 판단ÝÉ Ï÷니ö.



약관 인용 ½D규정 (2024.4.1.)

1.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½률
2.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½률 Þ행규칙
3. ¼인정ü ü호½
4. ¼인정ü ü호½ Þ행령
5. î민건강ü험½
6. 노인장기Ö양ü험½ Þ행령
7.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½
8. 도로교통½
9. 도로½

10. 민½
11. 민사소송½
12. 산업재해ü상ü험½ Þ행규칙
13. 상½
14. 소비×기본½
15. 신용정ü의 이용 및 ü호에 관한 ½률
16. 신용정ü의 이용 및 ü호에 관한 ½률 Þ행령
17. 약사½
18. 어린이놀이Þ설 안전관리½
19. 어린이놀이Þ설 안전관리½ Þ행령 별표2
20. 여½×동차운수사업½ Þ행령
21. 응¯의료에 관한 ½률
22. 의료¯여½ Þ행령
23. 의료½
24. 의료½ Þ행규칙
25. ×동차관리½ Þ행규칙
26. ×동차손해배상ü장½ Þ행령
27. 장å인ý지½ Þ행규칙
28. 장å인ý지½ Þ행령
29. 전×서명½
30. 폭력행위등 처벌에 관한 ½률
31. 한의약è성½
32. 형½
33. 호스피스·완화의료 및 Ç종과정에 있는 환×의 연명의료 결정에 관한 ½률
34. 화재로 인한 재해ü상과 ü험가È에 관한 ½률
35. 화재로 인한 재해ü상과 ü험가È에 관한 ½률 Þ행규칙
36. 화재로 인한 재해ü상과 ü험가È에 관한 ½률 Þ행령
37. ®융소비× ü호에 관한 ½률
38. 특정¼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½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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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약관 인용 ½D규정

0½규11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½률

제11ø(의사 등의 신고)

d 의ì, Þü의ì 또는 한의ì는 ö음  þ의 õ² Ý¸Õ õ당Ý는 ìä(제16ø제6항Õ 따
ÿ 표본¼Þ 대상÷ 되는 제4¯¼ý병으ü 인한 경우는 제외한ö)÷ 있으면 ÍÎ 의료기관
의 장Õ게 üìÝíý Ýì, õ당 환×와 ý 동거인Õ게 질병관½청장÷ 정Ý는 ¼ý 방É 
방½ 등을 É÷Ýíý 한ö. ö만, 의료기관Õ ÍÎ되É Å니한 의ì, Þü의ì 또는 한의
ì는 ý ìä을 관할 ü건Í장Õ게 신ìÝíý 한ö.
1. ¼ý병환×등을 진단Ý거  ̧ý ì체를 검Í(檢案)한 경우
2. 예방Ù종 후 ÷상반응×를 진단Ý거  ̧ý ì체를 검Í한 경우
3. ¼ý병환×등÷ 제1¯¼ý병부ñ 제3¯¼ý병까ÉÕ õ당Ý는 ¼ý병으ü ìý한 경우
4. ¼ý병환×ü 의î되는 ì¿÷ ¼ý병병원체 검ì를 거부Ý는 경우

e 제16ø의2Õ 따른 ¼ý병병원체 ×인기관의 ÍÎ Ê원은 ä험ä 검ì 등을 통Ýí ü건ý
É부Á으ü 정Ý는 ¼ý병환×등을 À견한 경우 ý ìä을 ý 기관의 장Õ게 üìÝíý 
한ö.

f 제1항 및 제2항Õ 따ÿ üì를 ¿은 의료기관의 장 및 제16ø의2Õ 따른 ¼ý병병원체 ×
인기관의 장은 제1¯¼ý병의 경우Õ는 ÊÞ, 제2¯¼ý병 및 제3¯¼ý병의 경우Õ는 24
Þ간 ÷내Õ, 제4¯¼ý병의 경우Õ는 7ÿ ÷내Õ 질병관½청장 또는 관할 ü건Í장Õ게 
신ìÝíý 한ö.

g è군, õ군, 공군 또는 î방부 Ê할 부대Õ ÍÎ된 군의관은 제1항  þ의 õ² Ý¸Õ 
õ당Ý는 ìä(제16ø제6항Õ 따ÿ 표본¼Þ 대상÷ 되는 제4¯¼ý병으ü 인한경우는 제
외한ö)÷ 있으면 ÍÎ 부대장Õ게 üìÝíý Ýì, üì를 ¿은 ÍÎ 부대장은 제1¯¼
ý병의 경우Õ는 ÊÞ, 제2¯¼ý병 및 제3¯¼ý병의 경우Õ는 24Þ간 ÷내Õ 관할 ü건
Í장Õ게 신ìÝíý 한ö.

h 제16ø제1항Õ 따른 ¼ý병 표본¼Þ기관은 제16ø제6항Õ 따ÿ 표본¼Þ 대상÷ 되는 제
4¯¼ý병으ü 인Ýí 제1항제1þ 또는 제3þÕ õ당Ý는 ìä÷ 있으면 ü건ýÉ부Á으
ü 정Ý는 ¼Õ 따ÿ 질병관½청장 또는 관할 ü건Í장Õ게 신ìÝíý 한ö.

i 제1항부ñ 제5항까É의 규정Õ 따른 ¼ý병환×등의 진단 기준, 신ì의 방½ 및 절ì등Õ 
관Ýí 필Ö한 ì항은 ü건ýÉ부Á으ü 정한ö.

0½규21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½률 시행규칙

[별표 2] ¼염병환×등의 진단 기준(제6ø제5항 관련)

1. 제1¯¼ý병의 경우
  ¬. ¼ý병환×: õ당 ¼ý병Õ 부þ되는 È상É û징을 ¸Ð내면Ý 혈æ, 대변, 인두÷말 

등 검체ÕÝ ¼양검ì, ç전× 검출검ì 등의 검ì방½으ü ¼ý병병원체¬ ×인된 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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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의ì환×: È상É û징 및 îÞÉ 연관성을 ì¼할 때 õ당 ¼ý병÷ 의î되  ̧ ¼ý병
병원체¬ ×인되É Ï은 ì¿

  ö. 병원체üç×: È상증상을 ¸Ð내É Ï으  ̧¼ý병병원체¬ ×인된 ì¿
2. 제2¯¼ý병의 경우
  ¬. ¼ý병환×: õ당 ¼ý병Õ 부þ되는 È상É û징을 ¸Ð내면Ý 혈æ, 대변, 인두÷말, 

뇌ÝÚæ, ¬래 등 검체ÕÝ ¼양검ì, ç전× 검출검ì, 항체 검출검ì 등의 검ì방½
으ü ¼ý병병원체¬ ×인된 ì¿ 

  .̧ 의ì환×: È상É û징 및 îÞÉ 연관성을 ì¼할 때 õ당 ¼ý병÷ 의î되  ̧ ¼ý병
병원체¬ ×인되É Ï은 ì¿

  ö. 병원체üç×: È상증상을 ¸Ð내É Ï으  ̧¼ý병병원체¬ ×인된 ì¿
3. 제3¯¼ý병의 경우
  ¬. ¼ý병환×: õ당 ¼ý병Õ 부þ되는 È상É û징을 ¸Ð내면Ý 혈æ, 대변, Í변, 뇌Ý

Úæ, ¬래, 기관É세Ýæ 등 검체ÕÝ ¼양검ì, ç전× 검출검ì, 항체 검출검ì, 항
원 검출검ì, 현û경검ì 등의 검ì방½으ü ¼ý병병원체¬ ×인된 ì¿. ö만, 파상풍
의 경우Õ는 È상É û징을 ¸Ð내는 것만으ü÷ ¼ý병환×ü 진단한ö.

  .̧ 의ì환×: È상É û징 및 îÞÉ 연관성을 ì¼할 때 õ당 ¼ý병÷ 의î되  ̧ ¼ý병
병원체¬ ×인되É Ï은 ì¿

  ö. 병원체üç×: È상증상을 ¸Ð내É Ï으  ̧¼ý병병원체¬ ×인된 ì¿
4. 제4¯¼ý병의 경우
  ¬. ¼ý병환×: õ당 ¼ý병Õ 부þ되는 È상É û징을 ¸Ð내면Ý 혈æ, 대변, Í변, 인두

÷말, 궤양부위÷말, 병변øÊ, 피ÝøÊ 등 검체ÕÝ ¼양검ì, ç전× 검출검ì, 항체 
검출검ì, 항원 검출검ì, 현û경검ì 등의 검ì방½으ü ¼ý병병원체¬ ×인된 ì¿

  .̧ 의ì환×: È상É û징 및 îÞÉ 연관성을 ì¼할 때 õ당 ¼ý병÷ 의î되  ̧ ¼ý병
병원체¬ ×인되É Ï은 ì¿

  ö. 병원체üç×: È상증상을 ¸Ð내É Ï으  ̧¼ý병병원체¬ ×인된 ì¿

0½규31 ¼인정ü ü호½

제15ø(¼인정ü의 수집ㆍ÷용) 

d ¼인정üÜ½×는 ö음  þ의 õ² Ý¸Õ õ당Ý는 경우Õ는 ¼인정ü를 Ú집할 Ú 있
으며 ý Ú집 »É의 ¼위ÕÝ ÷용할 Ú 있ö.
1. 정üü체의 동의를 ¿은 경우
2. ½률Õ û별한 규정÷ 있거  ̧½Á상 의무를 준ÚÝ기 위Ýí 불¬피한 경우
3. 공공기관÷ ½Á 등ÕÝ 정Ý는 Í관 Æ무의 ÚÞ을 위Ýí 불¬피한 경우
4. 정üü체와의 계þ의 체결 및 ÷Þ을 위Ýí 불¬피Ý게 필Ö한 경우
5. 정üü체 또는 ý ½정대½인÷ 의ì표Þ를 할 Ú Ç는 상ÜÕ 있거  ̧üÍ불명 등으ü 

ì전 동의를 ¿을 Ú Ç는 경우üÝ 명½히 정üü체 또는 제3×의 ¯½한 생명, 신체, 
재산의 ÷ø을 위Ýí 필ÖÝöì 인정되는 경우

6. ¼인정üÜ½×의 정당한 ÷ø을 달성Ý기 위Ýí 필Ö한 경우üÝ 명½Ý게 정üü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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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권½üö 우선Ý는 경우. ÷ 경우 ¼인정üÜ½×의 정당한 ÷øü 상당한 관련÷ 
있ì þ½É인 ¼위를 ÍüÝÉ Å니Ý는 경우Õ 한한ö.

e ¼인정üÜ½×는 제1항제1þÕ 따른 동의를 ¿을 때Õ는 ö음  þ의 ì항을 정üü체
Õ게 알¼ý 한ö. ö음  þ의 õ² Ý¸의 ì항을 변경Ý는 경우Õ÷ ÷를 알½ì 동의
를 ¿Åý 한ö.
1. ¼인정ü의 Ú집ㆍ÷용 »É
2. Ú집Ý¼는 ¼인정ü의 항»
3. ¼인정ü의 üç 및 ÷용 기간
4. 동의를 거부할 권½¬ 있ö는 ìä 및 동의 거부Õ 따른 불÷ø÷ 있는 경우Õ는 ý 불

÷ø의 내용
f ¼인정üÜ½×는 당Í Ú집 »Éü þ½É으ü 관련된 ¼위ÕÝ 정üü체Õ게 불÷ø÷ 

À생Ý는É í부, ØþÖ 등 Í전성 ×üÕ 필Ö한 øÞ를 ÝÆ는É í부 등을 ì¼Ýí 
대통ÁÁ으ü 정Ý는 ¼Õ 따ÿ 정üü체의 동의 Ç÷ ¼인정ü를 ÷용할 Ú 있ö. 

제17ø(¼인정ü의 제공) 

d ¼인정üÜ½×는 ö음  þ의 õ² Ý¸Õ õ당되는 경우Õ는 정üü체의 ¼인정ü를 
제3×Õ게 제공(공ç를 ÿý한ö. ÷Ý 같ö)할 Ú 있ö.
1. 정üü체의 동의를 ¿은 경우
2. 제15ø제1항제2þㆍ제3þㆍ제5þ 및 제39ø의3제2항제2þㆍ제3þÕ 따ÿ ¼인정ü를 

Ú집한 »É ¼위ÕÝ ¼인정ü를 제공Ý는 경우
e ¼인정üÜ½×는 제1항제1þÕ 따른 동의를 ¿을 때Õ는 ö음  þ의 ì항을 정üü체

Õ게 알¼ý 한ö. ö음  þ의 õ² Ý¸의 ì항을 변경Ý는 경우Õ÷ ÷를 알½ì 동의
를 ¿Åý 한ö.
1. ¼인정ü를 제공¿는 ×
2. ¼인정ü를 제공¿는 ×의 ¼인정ü ÷용 »É
3. 제공Ý는 ¼인정ü의 항»
4. ¼인정ü를 제공¿는 ×의 ¼인정ü üç 및 ÷용 기간
5. 동의를 거부할 권½¬ 있ö는 ìä 및 동의 거부Õ 따른 불÷ø÷ 있는 경우Õ는 ý 불

÷ø의 내용
f í제<2023.3.14.>
g ¼인정üÜ½×는 당Í Ú집 »Éü þ½É으ü 관련된 ¼위ÕÝ 정üü체Õ게 불÷ø÷ 

À생Ý는É í부, ØþÖ 등 Í전성 ×üÕ 필Ö한 øÞ를 ÝÆ는É í부 등을 ì¼Ýí 
대통ÁÁ으ü 정Ý는 ¼Õ 따ÿ 정üü체의 동의 Ç÷ ¼인정ü를 제공할 Ú 있ö. 

제22ø(동의를 ¿는 방½)

d ¼인정üÜ½×는 ÷ ½Õ 따른 ¼인정ü의 Ü½Õ 대Ýí 정üü체(제22ø의2제1항Õ 따
른 ½정대½인을 ÿý한ö. ÷Ý ÷ øÕÝ 같ö)의 동의를 ¿을 때Õ는 의 동의 ì항
을 í분Ýí 정üü체¬ ÷를 명×Ý게 인É할 Ú 있÷ý 알½ì 동의를 ¿Åý 한ö. ÷ 
경우 ö음  þ의 경우Õ는 동의 ì항을 í분Ýí  동의를 ¿Åý 한ö. 

   1. 제15ø제1항제1þÕ 따ÿ 동의를 ¿는 경우
   2. 제17ø제1항제1þÕ 따ÿ 동의를 ¿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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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제18ø제2항제1þÕ 따ÿ 동의를 ¿는 경우
   4. 제19ø제1þÕ 따ÿ 동의를 ¿는 경우
   5. 제23ø제1항제1þÕ 따ÿ 동의를 ¿는 경우
   6. 제24ø제1항제1þÕ 따ÿ 동의를 ¿는 경우
   7. 재Ö  ̧ Ý비스를 홍üÝ거  ̧ 판ý를 권çÝ기 위Ýí ¼인정ü의 Ü½Õ 대한 동의를 

¿으¼는 경우
   8. ý ¾Õ 정üü체를 üþÝ기 위Ýí 동의 ì항을 í분Ýí 동의를 ¿Åý 할 필Ö¬ 

있는 경우üÝ 대통ÁÁ으ü 정Ý는 경우
e ¼인정üÜ½×는 제1항의 동의를 Ý면(<전×문Ý 및 전×거래 기본½= 제2ø제1þÕ 

따른 전×문Ý를 ÿý한ö)으ü ¿을 때Õ는 ¼인정ü의 Ú집ㆍ÷용 »É, Ú집ㆍ÷용Ý¼
는 ¼인정ü의 항» 등 대통ÁÁ으ü 정Ý는 중Ö한 내용을 üþ위원Þ¬ ìÞü 정Ý는 
방½Õ 따ÿ 명×히 표ÞÝí 알Åü기 쉽게 Ýíý 한ö.

f ¼인정üÜ½×는 정üü체의 동의 Ç÷ Ü½할 Ú 있는 ¼인정üÕ 대õÝ는 ý 항»ü 
Ü½의 ½É 근거를 정üü체의 동의를 ¿Å Ü½Ý는 ¼인정ü와 í분Ýí 제30ø제2항Õ 
따ÿ 공¼Ý거  ̧ 전×우편 등 대통ÁÁ으ü 정Ý는 방½Õ 따ÿ 정üü체Õ게 알¼ý 한ö. 
÷ 경우 동의 Ç÷ Ü½할 Ú 있는 ¼인정üÿ는 É증ÍÈ은 ¼인정üÜ½×¬ 부ö한ö.

g í제<2023.3.14.>
h ¼인정üÜ½×는 정üü체¬ 선ÝÉ으ü 동의할 Ú 있는 ì항을 동의ÝÉ Å니Ý거  ̧ 제

1항제3þ 및 제7þÕ 따른 동의를 ÝÉ Å니한ö는 ÷çü 정üü체Õ게 재Ö 또는 Ý비
스의 제공을 거부ÝíÝ는 Å니 된ö. 

i í제<2023.3.14.>
j 제1항부ñ 제5항까ÉÕÝ 규정한 ì항 외Õ 정üü체의 동의를 ¿는 세부É인 방½Õ 관

Ýí 필Ö한 ì항은 ¼인정ü의 Ú집ý체 등을 ì¼Ýí 대통ÁÁ으ü 정한ö.
제23ø(민¼정ü의 처리 제한)

d ¼인정üÜ½×는 ì상・신념, ù동øþ・정당의 ¬É・탈퇴, 정ÞÉ 견õ, 건½, 성생활 
등Õ 관한 정ü, ý ¾Õ 정üü체의 ì생활을 현È히 îõ할 우¼¬ 있는 ¼인정üüÝ 
대통ÁÁ으ü 정Ý는 정ü(÷Ý "민¼정ü"ÿ 한ö)를 Ü½ÝíÝ는 Å니 된ö.
1. 정üü체Õ게 제15ø제2항  þ 또는 제17ø제2항  þ의 ì항을 알½ì ö른 ¼인

정ü의 Ü½Õ 대한 동의와 별÷ü 동의를 ¿은 경우
2. ½ÁÕÝ 민¼정ü의 Ü½를 ÖíÝ거  ̧허용Ý는 경우

e ¼인정üÜ½×¬ 제1항  þÕ 따ÿ 민¼정ü를 Ü½Ý는 경우Õ는 ý 민¼정ü¬ 분
ä・÷난・ç출・위ø・변ø 또는 훼손되É Å니Ý÷ý 제29øÕ 따른 Í전성 ×üÕ 필
Ö한 øÞ를 Ýíý 한ö.

f ¼인정üÜ½×는 재Ö 또는 Ý비스를 제공Ý는 ü정ÕÝ 공¼되는 정üÕ 정üü체의 민
¼정ü¬ ÿý¼으ü써 ì생활 îõ의 위험성÷ 있öì 판단Ý는 때Õ는 재Ö 또는 Ý비
스의 제공 전Õ 민¼정ü의 공¼ ¬·성 및 비공¼를 선ÝÝ는 방½을 정üü체¬ 알Åü
기 쉽게 알¼ý 한ö.

제24ø(고유ß별정ü의 처리 제한)

d ¼인정üÜ½×는 ö음  þ의 경우를 제외Ýì는 ½ÁÕ 따ÿ ¼인을 ìçÝ게 í별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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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 위Ýí 부í된 ß별정üüÝ 대통ÁÁ으ü 정Ý는 정ü(÷Ý "ìçß별정ü"ÿ 한ö)를 
Ü½할 Ú Çö.
1. 정üü체Õ게 제15ø제2항  þ 또는 제17ø제2항  þ의 ì항을 알½ì ö른 ¼인

정ü의 Ü½Õ 대한 동의와 별÷ü 동의를 ¿은 경우
2. ½ÁÕÝ í체É으ü ìçß별정ü의 Ü½를 ÖíÝ거  ̧허용Ý는 경우

e í제  
f ¼인정üÜ½×¬ 제1항  þÕ 따ÿ ìçß별정ü를 Ü½Ý는 경우Õ는 ý ìçß별정

ü¬ 분äㆍ÷난ㆍç출ㆍ위øㆍ변ø 또는 훼손되É Å니Ý÷ý 대통ÁÁ으ü 정Ý는 ¼Õ 
따ÿ ØþÖ 등 Í전성 ×üÕ 필Ö한 øÞ를 Ýíý 한ö. 

g üþ위원Þ는 Ü½Ý는 ¼인정ü의 종류ㆍ규º, 종Æ원 Ú 및 ý출æ 규º 등을 ì¼Ýí 
대통ÁÁ으ü 정Ý는 기준Õ õ당Ý는 ¼인정üÜ½×¬ 제3항Õ 따ÿ Í전성 ×üÕ 필Ö
한 øÞ를 ÝÆ는ÉÕ 관Ýí 대통ÁÁ으ü 정Ý는 ¼Õ 따ÿ 정기É으ü øìÝíý 한ö. 

h üþ위원Þ는 대통ÁÁ으ü 정Ý는 전문기관으ü Ýí® 제4항Õ 따른 øì를 ÚÞÝ게 
할 Ú 있ö.

0½규41 ¼인정ü ü호½ 시행령

제17ø(동의를 ¿는 방½)

d ¼인정üÜ½×는 ½ 제22øÕ 따ÿ ¼인정ü의 Ü½Õ 대Ýí 정üü체의 동의를 ¿을 
때Õ는 ö음  þ의 ø건을 º두 충ùõý 한ö. 

   1. 정üü체¬ ×çü운 의ìÕ 따ÿ 동의 í부를 결정할 Ú 있을 것
   2. 동의를 ¿으¼는 내용÷ í체É÷ì 명×할 것
   3. ý 내용을 쉽게 Āì ÷õ할 Ú 있는 문í를 ì용할 것
   4. 동의 í부를 명×Ý게 표Þ할 Ú 있는 방½을 정üü체Õ게 제공할 것
e ¼인정üÜ½×는 ½ 제22øÕ 따ÿ ¼인정ü의 Ü½Õ 대Ýí ö음  þ의 õ² Ý¸Õ 

õ당Ý는 방½으ü 정üü체의 동의를 ¿Åý 한ö. 
   1. 동의 내용÷ É힌 Ý면을 정üü체Õ게 ÊÙ À¯Ý거  ̧우편 또는 ü스 등의 방½으ü 

전달Ýì, 정üü체¬ Ý명Ý거  ̧날인한 동의Ý를 ¿는 방½
   2. 전Ö를 통Ýí 동의 내용을 정üü체Õ게 알½ì 동의의 의ì표Þ를 ×인Ý는 방½
   3. 전Ö를 통Ýí 동의 내용을 정üü체Õ게 알½ì 정üü체Õ게 인ñ넷üÍ 등을 통Ýí 

동의 ì항을 ×인Ý÷ý 한 후 öÞ 전Ö를 통Ýí ý 동의 ì항Õ 대한 동의의 의ì표
Þ를 ×인Ý는 방½

   4. 인ñ넷 홈페÷É 등Õ 동의 내용을 게재Ýì 정üü체¬ 동의 í부를 표ÞÝ÷ý Ý는 
방½

   5. 동의 내용÷ É힌 전×우편을 À송Ýí 정üü체ü부ñ 동의의 의ì표Þ¬ É힌 전×우
편을 ¿는 방½

   6. ý ¾Õ 제1þ부ñ 제5þ까É의 규정Õ 따른 방½Õ 준Ý는 방½으ü 동의 내용을 알
½ì 동의의 의ì표Þ를 ×인Ý는 방½

f ½ 제22ø제2항ÕÝ <대통ÁÁ으ü 정Ý는 중Ö한 내용=÷란 ö음  þ의 ì항을 말한ö.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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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¼인정ü의 Ú집ㆍ÷용 »É 중 재Ö  ̧ Ý비스의 홍ü 또는 판ý 권ç 등을 위Ýí õ
당 ¼인정ü를 ÷용Ýí 정üü체Õ게 연Ā할 Ú 있ö는 ìä

   2. Ü½Ý¼는 ¼인정ü의 항» 중 ö음  »의 ì항
    ¬. 민¼정ü
    .̧ 제19ø제2þ부ñ 제4þ까É의 규정Õ 따른 í권번þ, 운전면허의 면허번þ 및 외î인

등ý번þ
   3. ¼인정ü의 üç 및 ÷용 기간(제공 ÞÕ는 제공¿는 ×의 üç 및 ÷용 기간을 말한ö)
   4. ¼인정ü를 제공¿는 × 및 ¼인정ü를 제공¿는 ×의 ¼인정ü ÷용 »É
g ¼인정üÜ½×는 정üü체ü부ñ ½ 제22ø제1항  þÕ 따른 동의를 ¿으¼는 때Õ는 

정üü체¬ 동의 í부를 선Ý할 Ú 있ö는 ìä을 명×Ý게 알 Ú 있÷ý 표Þõý 한ö.
h ½ 제22ø제3항 전단ÕÝ <대통ÁÁ으ü 정Ý는 방½=÷란 Ý면, 전×우편, ü스, 전Ö, 

문×전송 또는 ÷Õ 상당Ý는 방½(÷Ý <Ý면등의 방½=÷ÿ 한ö)을 말한ö.
i 중ÞÞ정기관의 장은 제2항Õ 따른 동의방½ 중 Í관 분ý의 ¼인정üÜ½×별 Æ무, Æ종

의 û성 및 정üü체의 Ú 등을 ì¼Ýí É절한 동의방½Õ 관한 기준을 ½ 제12ø제2항
Õ 따른 ¼인정ü üþÉî(÷Ý <¼인정ü üþÉî=÷ÿ 한ö)으ü 정Ýí ý 기준Õ 따
ÿ 동의를 ¿÷ý ¼인정üÜ½×Õ게 권장할 Ú 있ö. 

0½규51 국민건강ü험½

제42ø(요양기관)

d Ö양¯í(간þ와 ÷송은 제외한ö)는 ö음  þ의 Ö양기관ÕÝ äÞ한ö. ÷ 경우 ü건
ýÉ부장관은 공ø÷  ̧ î¬정ÍÕ 비Ýõ Ö양기관으ü ÉþÝÉ Å니한 대통ÁÁ으ü 
정Ý는 의료기관 등은 Ö양기관ÕÝ 제외할 Ú 있ö.
1.<의료½=Õ 따ÿ ¼설된 의료기관
2.<þì½=Õ 따ÿ 등ý된 þî
3.<þì½=제91øÕ 따ÿ 설¾된 한î희귀·필Ú의þ품센ñ
4.<Éîü건½=Õ 따른 ü건Í・ü건의료원 및 ü건ÉÍ
5.<농õ촌 등 ü건의료를 위한 û별øÞ½=Õ 따ÿ 설Þ된 ü건진료Í

e ü건ýÉ부장관은 효율É인 Ö양¯í를 위Ýí 필ÖÝ면 ü건ýÉ부Á으ü 정Ý는 ¼Õ 
따ÿ Þ설・장비・인½ 및 진료ü» 등 ü건ýÉ부Á으ü 정Ý는 기준Õ õ당Ý는 Ö양기
관을 전문Ö양기관으ü 인정할 Ú 있ö. ÷ 경우 õ당 전문Ö양기관Õ 인정Ý를 À¯Ýí
ý 한ö.

f ü건ýÉ부장관은 제2항Õ 따ÿ 인정¿은 Ö양기관÷ ö음  þ의 õ² Ý¸Õ õ당Ý는 
경우Õ는 ý 인정을 취Í한ö.
1. 제2항 전단Õ 따른 인정기준Õ û달Ý게 된 경우
2. 제2항 후단Õ 따ÿ À¯¿은 인정Ý를 반¹한 경우

g 제2항Õ 따ÿ 전문Ö양기관으ü 인정된 Ö양기관 또는<의료½=제3ø의4Õ 따른 상¯종
þ병원Õ 대Ýí는 제41ø제3항Õ 따른 Ö양¯í의 절ì 및 제45øÕ 따른 Ö양¯í비용
을 ö른 Ö양기관ü 달½ 할 Ú 있ö.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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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 제1항・제2항 및 제4항Õ 따른 Ö양기관은 정당한 ÷ç Ç÷ Ö양¯í를 거부ÝÉ 못한ö.

0½규61 노인장기요양ü험½ 시행령

제7ø(등¯판정기준 등)

d ½ 제15ø제2항Õ 따른 등¯판정기준은 ö음  þ와 같ö.
1. 장기Ö양 1등¯： î신의 기·상Ü 장åü ÿ상생활ÕÝ 전É으ü ö른 ì¿의 ÷움÷ 

필Ö한 ×üÝ 장기Ö양인정 ØÚ¬ 95Ø ÷상인 ×
2. 장기Ö양 2등¯： î신의 기·상Ü 장åü ÿ상생활ÕÝ 상당 부분 ö른 ì¿의 ÷움

÷ 필Ö한 ×üÝ 장기Ö양인정 ØÚ¬ 75Ø ÷상 95Ø û만인 ×
3. 장기Ö양 3등¯： î신의 기·상Ü 장åü ÿ상생활ÕÝ 부분É으ü ö른 ì¿의 ÷움

÷ 필Ö한 ×üÝ 장기Ö양인정 ØÚ¬ 60Ø ÷상 75Ø û만인 ×
4. 장기Ö양 4등¯： î신의 기·상Ü 장åü ÿ상생활ÕÝ ÿ정부분 ö른 ì¿의 ÷움÷ 

필Ö한 ×üÝ 장기Ö양인정 ØÚ¬ 51Ø ÷상 60Ø û만인 ×
5. 장기Ö양 5등¯： Þý(제2øÕ 따른 ù인성 질병Õ õ당Ý는 Þýü 한정한ö)환×ü

Ý 장기Ö양인정 ØÚ¬ 45Ø ÷상 51Ø û만인 ×
6. 장기Ö양 인ÉÉ원등¯： Þý(제2øÕ 따른 ù인성 질병Õ õ당Ý는 Þýü 한정한ö)

환×üÝ 장기Ö양인정 ØÚ¬ 45Ø û만인 ×
e 제1항Õ 따른 장기Ö양인정 ØÚ는 장기Ö양÷ 필Ö한 정÷를 ¸Ð내는 ØÚüÝ ü건ý

É부장관÷ 정Ýí ìÞÝ는 î신의 기· ÈÝ 상Ü를 ï정Ý는 방½Õ 따ÿ 산정한ö.

0½규71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½

제7ø(관련 행정기관의 통ü사항)

e 허¬관청은 ö중÷용Æü¬ ö음  þ의 õ² Ý¸Õ õ당Ý는 Þ위를 ÝÆ을 때 Õ는 
ý 신ì를 Ú½(受理)한 날부ñ 30ÿ ÷내Õ Í방본부장 또는 Í방Ý장Õ게 통üÝíý 
한ö.
1. 휴Æㆍ폐Æ 또는 휴Æ 후 ÇÆ의 재¼(再開)
2. ÇÆ 내용의 변경
3. ö중÷용Æü의 변경 또는 ö중÷용Æü üÍ의 변경
4. ö중÷용ÆÍ 상þ 또는 üÍ의 변경

0½규81 도로교통½

제43ø(무면허운전 등의 ®É)

누í든É 제80øÕ 따ÿ Þ·÷경찰청장으ü부ñ 운전면허를 ¿É Å니Ý거  ̧ 운전면허의 
효½÷ 정É된 경우Õ는 ×동ì등을 운전ÝíÝ는 Å니 된ö.
제44ø(술에 취한 상태에Ý의 운전 ®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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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 누í든É àÕ 취한 상ÜÕÝ ×동ì등(<건설기계관½½=제26ø제1항 단ÝÕ 따른 건설
기계 외의 건설기계를 ÿý한ö. ÷Ý ÷ ø, 제45ø, 제47ø, 제93ø제1항제1þ부ñ 제4
þ까É 및 제148ø의2ÕÝ 같ö), ù면전ì 또는 ×전거를 운전ÝíÝ는 Å니 된ö.

e 경찰공무원은 교통의 Í전ü 위험방É를 위Ýí 필ÖÝöì 인정Ý거  ̧ 제1항을 위반Ýí 
àÕ 취한 상ÜÕÝ ×동ì등, ù면전ì 또는 ×전거를 운전ÝÆöì 인정할 만한 상당한 
÷ç¬ 있는 경우Õ는 운전×¬ àÕ 취ÝÆ는É를 þøøìü ï정할 Ú 있ö. ÷ 경우 
운전×는 경찰공무원의 ï정Õ 응Ýíý 한ö.

f 제2항Õ 따른 ï정 결üÕ 불ýÝ는 운전×Õ 대Ýí는 ý 운전×의 동의를 ¿Å 혈æ Ì
취 등의 방½으ü öÞ ï정할 Ú 있ö.

g 제1항Õ 따ÿ 운전÷ ®É되는 àÕ 취한 상Ü의 기준은 운전×의 혈중알ß올농÷¬ 0.03
퍼센ú ÷상인 경우ü 한ö.

h 제2항 및 제3항Õ 따른 ï정의 방½, 절ì 등 필Ö한 ì항은 Þ정Í전부Á으ü 정한ö.
제45ø(과로한 때 등의 운전 ®É) 

×동ì등(¼인형 ÷동장Þ는 제외한ö) 또는 ù면전ì의 운전×는 제44øÕ 따른 àÕ 취한 
상Ü 외Õ üü, 질병 또는 þ¼(ùþ, 대ù 및 향정신성의þ품ü ý ¾Õ Þ정Í전부Á으ü 
정Ý는 것을 말한ö. ÷Ý 같ö)의 Ç향ü ý ¾의 ìçü 정상É으ü 운전ÝÉ 못할 우¼¬ 
있는 상ÜÕÝ ×동ì등 또는 ù면전ì를 운전ÝíÝ는 Å니 된ö.

0½규91 도로½

제10ø(÷로의 종류와 등 )̄

÷ü의 종류는 ö음  þ와 같ì, ý 등¯은 ö음  þÕ 열거한 순Ý와 같ö.
1. ìÎî÷(ìÎî÷의 É선 ÿý)
2. ÿ반î÷(ÿ반î÷의 É선 ÿý)
3. û별Þ÷(特別市道)·광îÞ÷(廣域市道)
4. É방÷
5. Þ÷
6. 군÷
7. í÷

제11ø(고Îî÷의 É정ㆍ고Þ)

îñ교통부장관은 ÷ü교통ý의 중Ö한 Þ(軸)을 ÷루며 üÖ ÷Þ를 연결Ý는 ÷üüÝ ×동
ì(<×동ì관½½=제2ø제1þÕ 따른 ×동ì 및 같은 ø 제1þ의3Õ 따른 ×율üÞ×동ì
와<건설기계관½½=제2ø제1항제1þÕ 따른 건설기계 중 대통ÁÁ으ü 정Ý는 것을 말한
ö. ÷Ý 제47ø, 제113ø 및 제115ø제1þÕÝ 같ö) 전용의 ìÎ교통Õ ì용되는 ÷ü ù
선을 정Ýí ìÎî÷를 É정ㆍìÞ한ö
제13ø(고Îî÷ 또는 일반î÷의 É선)

d îñ교통부장관은 ö음  þ의 õ² Ý¸Õ õ당Ý는 ÷ü를 ìÎî÷ 또는 ÿ반î÷의 
É선(÷Ý "É선"÷ÿ 한ö)으ü É정·ìÞ할 Ú 있ö.
1. ìÎî÷ 또는 ÿ반î÷와 인근의 ÷Þ·항만·공항·산Æ단É·¼류Þ설 등을 연결Ý는 ÷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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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ìÎî÷ 또는 ÿ반î÷의 기·을 ü완Ý기 위Ýí õ당 ìÎî÷ 또는 ÿ반î÷를 우
ÞÝ거  ̧ìÎî÷ 또는 ÿ반î÷를 Ýü 연결Ý는 ÷ü

e 제1항ÕÝ 정한 것 외Õ É선의 É정 기준Õ 관Ýí 필Ö한 ì항은 대통ÁÁ으ü 정한ö.
f É선은 연결되는 ü된 ÷ü의 종류Õ 따ÿ  ìÎî÷ 또는 ÿ반î÷ü 본ö. ÷ 경우 

É선÷ 연결되는 ü된 ÷ü의 ¼위는 îñ교통부장관÷ 정한ö.

0½규101 민½

제27ø(실종의 선고)

d 부재×의 생ì¬ 5년간 분명ÝÉ Å니한 때Õ는 ½원은 ÷õ관계인÷  ̧검ì의 청íÕ 의
Ýí ä종선ì를 Ýíý 한ö.

e 전ÉÕ È한 ×, î몰한 선½ 중Õ 있던 ×, ÝĀ한 항공기 중Õ 있던 × 기Ð ìý의 원
인÷ 될 위난을 당한 ×의 생ì¬ 전쟁종É후 또는 선½의 î몰, 항공기의 ÝĀ 기Ð 위난
÷ 종료한 후 1년간 분명ÝÉ Å니한 때Õ÷ 제1항ü 같ö.

제753ø(미성년×의 책Ç능력)

û성년×¬ Ð인Õ게 손õ를 ¬한 경우Õ ý Þ위의 ÍÈ을 변ß할 É·÷ Ç는 때Õ는 ¼상
의 ÍÈ÷ Çö.
제754ø(심신상실×의 책Ç능력)

î신상ä 중Õ Ð인Õ게 손õ를 ¬한 ×는 ¼상의 ÍÈ÷ Çö. ýÿ  ̧ ì의 또는 üäü 인
Ýí î신상ä을 Í래한 때Õ는 ýÿÝÉ Å니Ýö.
제755ø(¼ø×의 책Ç)

d ö른 ×Õ게 손õ를 ¬한 ì¿÷ 제753ø 또는 제754øÕ 따ÿ ÍÈ÷ Ç는 경우Õ는 ý
를 ¼ø할 ½정의무¬ 있는 ×¬ ý 손õ를 ¼상할 ÍÈ÷ 있ö. ö만, ¼ø의무를 게을½
ÝÉ Å니한 경우Õ는 ýÿÝÉ Å니Ýö.

e ¼ø의무×를 갈음Ýí 제753ø 또는 제754øÕ 따ÿ ÍÈ÷ Ç는 ì¿을 ¼øÝ는 ×÷ 
제1항의 ÍÈ÷ 있ö.

제777ø(친ù의 ¼위)

친ù관계ü 인한 ½률상 효½은 ÷ ½ 또는 ö른 ½률Õ û별한 규정÷ Ç는 한 ö음 þÕ 
õ당Ý는 ×Õ û친ö.

1. 8촌 ÷내의 혈ù
2. 4촌 ÷내의 인Ý
3. ¼우×

0½규111 민사소송½

제254ø(재판장등의 Í장심사권)

d Í장÷ 제249ø제1항의 규정Õ õ긋¸는 경우와 Í장Õ ½률의 규정Õ 따른 인É를 붙÷
É Å니한 경우Õ는 재판장은 상당한 기간을 정Ýì, ý 기간 ÷내Õ ÷을 ü정Ý÷ý 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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Ýíý 한ö. 재판장은 ½원ì무관등으ü Ýí® 위 ü정 명Á을 Ý게 할 Ú 있ö.
e 원ì¬ 제1항의 기간 ÷내Õ ÷을 ü정ÝÉ Å니한 때Õ는 재판장은 명Á으ü Í장을 

ÝÝíý 한ö.
f 제2항의 명ÁÕ 대Ýí는 ÊÞ항ì를 할 Ú 있ö.
g 재판장은 Í장을 îìÝ면Ý 필ÖÝöì 인정Ý는 경우Õ는 원ìÕ게 청íÝ는 ÷çÕ 대

응Ý는 증거방½을 í체É으ü Éõ 내÷ý 명할 Ú 있으며, 원ì¬ Í장Õ 인용한 Ý증
(書證)의 등본 또는 ì본을 붙÷É Å니한 경우Õ는 ÷를 제출Ý÷ý 명할 Ú 있ö.

제266ø(Í의 취하)

d Í는 판결÷ ×정될 때까É ý 전부  ̧ÿ부를 취Ý할 Ú 있ö.
e Í의 취Ý는 상대방÷ 본ÍÕ 관Ýí 준비Ý면을 제출Ý거  ̧ 변론준비기ÿÕÝ 진àÝ거

 ̧변론을 한 뒤Õ는 상대방의 동의를 ¿Åý 효½을 ¬진ö.
f Í의 취Ý는 Ý면으ü Ýíý 한ö. ö만, 변론 또는 변론 준비기ÿÕÝ 말ü 할 Ú 있ö.
g Í장을 송달한 뒤Õ는 취Ý의 Ý면을 상대방Õ게 송달Ýíý 한ö.
h 제3항 단Ý의 경우Õ 상대방÷ 변론 또는 변론준비기ÿÕ 출ÞÝÉ Å니한 때Õ는 ý 기

ÿ의 øÝ등본을 송달Ýíý 한ö.
i Í취Ý의 Ý면÷ 송달된 날부ñ 2ü ÷내Õ 상대방÷ ÷의를 제기ÝÉ Å니한 경우Õ는 

Í취ÝÕ 동의한 것으ü 본ö. 제3항 단Ý의 경우Õ 있õÝ, 상대방÷ 기ÿÕ 출Þ한 경우
Õ는 Í를 취Ý한 날부ñ, 상대방÷ 기ÿÕ 출ÞÝÉ Å니한 경우Õ는 제5항의 등본÷ 송
달된 날부ñ 2ü ÷내Õ 상대방÷ ÷의를 제기ÝÉ Å니Ý는 때Õ÷ 또한 같ö.

제269ø(반Í)

d 피ì는 Í송절ì를 현È히 É연ÞôÉ Å니Ý는 경우Õ만 변론을 종결할 때까É 본Í¬ 
계Î된 ½원Õ 반Í를 제기할 Ú 있ö. ö만, Í송의 »É÷ 된 청í¬ ö른 ½원의 관할
Õ 전Î되É Å니Ýì 본Í의 청í 또는 방õ의 방½ü Ýü 관련÷ 있õý 한ö.

e 본Í¬ 단øì건인 경우Õ 피ì¬ 반Íü þ의ì건Õ ÎÝ는 청í를 한 때Õ는 ½원은 Ê
권 또는 당ì×의 신청Õ 따른 결정으ü 본Í와 반Í를 þ의부Õ ÷송Ýíý 한ö. ö만, 
반ÍÕ 관Ýí 제30ø의 규정Õ 따른 관할권÷ 있는 경우Õ는 ýÿÝÉ Å니Ýö.

제393ø(항Í의 취하)

d 항Í는 항Íî의 종î판결÷ 있기 전Õ 취Ý할 Ú 있ö.
e 항Í의 취ÝÕ는 제266ø제3항 내É 제5항 및 제267ø제1항의 규정을 준용한ö.
제399ø(원심재판장등의 항Í장심사권)

d 항Í장÷ 제397ø제2항의 규정Õ õ긋난 경우와 항Í장Õ ½률의 규정Õ 따른 인É를 붙
÷É Å니한 경우Õ는 원î재판장은 항Í인Õ게 상당한 기간을 정Ýí ý 기간 ÷내Õ ÷
을 ü정Ý÷ý 명Ýíý 한ö. 원î재판장은 ½원ì무관등으ü Ýí® 위 ü정명Á을 Ý게 
할 Ú 있ö.

e 항Í인÷ 제1항의 기간 ÷내Õ ÷을 ü정ÝÉ Å니한 때와, 항Í기간을 넘긴 것÷ 분명한 
때Õ는 원î재판장은 명Á으ü 항Í장을 ÝÝíý 한ö.

f 제2항의 명ÁÕ 대Ýí는 ÊÞ항ì를 할 Ú 있ö.
제402ø(항Í심재판장등의 항Í장심사권)

d 항Í장÷ 제397ø제2항의 규정Õ õ긋¸거  ̧항Í장Õ ½률의 규정Õ 따른 인É를 붙÷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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Å니ÝÆ음Õ÷ 원î재판장등÷ 제399ø제1항의 규정Õ 의한 명Á을 ÝÉ Å니한 경우, 
또는 항Í장의 부본을 송달할 Ú Ç는 경우Õ는 항Íî재판장은 항Í인Õ게 상당한 기간
을 정Ýí ý 기간 ÷내 Õ ÷을 ü정Ý÷ý 명Ýíý한ö. 항Íî재판장은 ½원ì무관등
으ü Ýí® 위 ü정명Á을 Ý게 할 Ú 있ö.

e 항Í인÷ 제1항의 기간 ÷내Õ ÷을 ü정ÝÉ Å니한 때, 또는 제399ø제2항의 규정Õ 따
ÿ 원î재판장÷ 항Í장을 ÝÝÉ Å니한 때Õ는 항Íî재판장은 명Á으ü 항Í장을 
ÝÝíý 한ö.

f 제2항의 명ÁÕ 대Ýí는 ÊÞ항ì를 할 Ú 있ö.
제412ø(반Í의 제기)

d 반Í는 상대방의 î¯의 ÷ø을 õ할 우¼¬ Ç는 경우 또는 상대방의 동의를 ¿은 경우
Õ 제기할 Ú 있ö.

e 상대방÷ ÷의를 제기ÝÉ Å니Ýì 반Í의 본ÍÕ 관Ýí 변론을 한 때Õ는 반Í제기Õ 
동의한 것으ü 본ö.

제425ø(항Í심절차의 준용)

상ì와 상ìî의 Í송절ìÕ는 û별한 규정÷ Ç으면 제1장의 규정을 준용한ö.

0½규121 산업재해ü상ü험½ 시행규칙

제47ø(운동기능장해의 측정)

d 비장õ인의 신체  관절Õ 대한 평균 운동¬·Çî은 별표 4와 같ö.
e 운동기·장õ의 정÷는 ûî의Þ협Þ(AMA, American Medical Association)ß ï정 방½ 중 

공단÷ 정Ý는 방½으ü ï정한 õ당 근ü×의 신체  관절의 운동¬·Çîü 별표 4의 평
균 운동¬·Çî을 비교Ýí 판정한ö. ö만, Ýü의 운동¬·Çî은 ýÿÝÉ Å니Ýö.

f 제2항Õ 따ÿ õ당 근ü×의 신체  관절의 운동¬·Çî을 ï정할 때Õ는 ö음  þ의 
í분Õ 따른 방½으ü 한ö.
1. ½Ê, æýÿ듦, 신경손상 등 운동기·장õ의 원인÷ 명×한 경우: 근ü×의 ·동É 운

동Õ 의한 ï정방½
2. 운동기·장õ의 원인÷ 명×ÝÉ Å니한 경우: 근ü×의 Ú동É 운동Õ 의한 ï정방½

0½규131 상½

제651ø(고É위반으로 인한 계약 해É)

ü험계þ당ÞÕ ü험계þ× 또는 피ü험×¬ ì의 또는 중대한 üäü 인Ýí 중Ö한ì항을 
ìÉÝÉ Å니Ý거  ̧부ä의 ìÉ를 한 때Õ는 ü험×는 ý ìä을 Í 날ü부ñ 1월 내Õ, 계
þ을 체결한 날ü부ñ 3년내Õ 한Ýí 계þ을 õÉ할 Ú 있ö. ýÿ  ̧ ü험×¬ 계þ당ÞÕ 
ý ìä을 알Ý거  ̧중대한 üäü 인Ýí 알É 못한 때Õ는 ýÿÝÉ Å니Ýö.
제657ø(ü험사고À생의 통É의무)

d ü험계þ× 또는 피ü험×  ̧ ü험Úø×는 ü험ìì의 À생을 Í 때Õ는 É체Ç÷ ü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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Õ게 ý 통É를 À송Ýíý 한ö.
e ü험계þ× 또는 피ü험×  ̧ ü험Úø×¬ 제1항의 통É의무를 õÜý으ü 인Ýí 손õ¬ 

증¬된 때Õ는 ü험×는 ý 증¬된 손õ를 ü상할 ÍÈ÷ Çö.

0½규141 소비자기본½

제70ø(단체Í송의 대상등)

ö음  þ의 õ² Ý¸Õ õ당Ý는 단체는 ìÆ×¬ 제20ø의 규정을 위반Ýí Í비×의 생
명ㆍ신체 또는 재산Õ 대한 권ø을 ÊÙÉ으ü îõÝì ý îõ¬ 계Î되는 경우 ½원Õ Í
비×권øîõÞ위의 ®Éㆍ중É를 íÝ는 Í송(÷Ý "단체Í송"÷ÿ 한ö)을 제기할 Ú 있ö. 

1. 제29ø의 규정Õ 따ÿ 공정거래위원ÞÕ 등ý한 Í비×단체üÝ ö음  »의 Ö건을 º
두 ¾춘 단체

 ¬. 정관Õ 따ÿ 상ÞÉ으ü Í비×의 권ø증진을 ü된 »É으ü Ý는 단체ÿ 것
 .̧ 단체의 정Þ원Ú¬ 1천명 ÷상ÿ 것
 ö. 제29ø의 규정Õ 따른 등ý 후 3년÷ 경üÝÆ을 것

2. 제33øÕ 따ÿ 설¾된 한îÍ비×원
3.<상공Þ의Í½=Õ 따른 대한상공Þ의Í,<중Í기Æ협동øþ½=Õ 따른 중Í기Æ협동ø

þ중ÞÞ 및 전î 단위의 경제단체üÝ 대통ÁÁ÷ 정Ý는 단체
4.<비Ç½민간단체 É원½=제2ø의 규정Õ 따른 비Ç½민간단체üÝ ö음  »의 Ö건을 

º두 ¾춘 단체
 ¬. ½률상 또는 ìä상 동ÿ한 îõ를 É은 50인 ÷상의 Í비×ü부ñ 단체Í송의 제기

를 Ö청¿을 것
 .̧ 정관Õ Í비×의 권ø증진을 단체의 »É으ü 명Þ한 후 최근 3년 ÷상 ÷를 위한 활

동äÉ÷ 있을 것
 ö. 단체의 상Þ í성원Ú¬ 5천명 ÷상ÿ 것
 ÿ. 중ÞÞ정기관Õ 등ý되õ 있을 것

0½규151 신용정ü의 이용 및 ü호에 관한 ½률

제32ø(¼인신용정ü의 제공․활용에 대한 동의)

d 신용정ü제공・÷용×¬ ¼인신용정ü를 Ð인Õ게 제공Ý¼는 경우Õ는 대통ÁÁ으ü 정
Ý는 ¼Õ 따ÿ õ당 신용정üü체ü부ñ ö음  þ의 õ² Ý¸Õ õ당Ý는 방ß으ü 
¼인신용정ü를 제공할 때ùö û½ ¼별É으ü 동의를 ¿Åý 한ö. ö만, 기존Õ 동의한 
»É 또는 ÷용 ¼위ÕÝ ¼인신용정ü의 정×성・최신성을 çÉÝ기 위한 경우Õ는 ýÿ
ÝÉ Å니Ýö.
1. Ý면
2.<전×Ý명½=제2ø제2þÕ 따른 전×Ý명(Ý명×의 äÉ명의를 ×인할 Ú 있는 것을 

말한ö)÷ 있는 전×문Ý(<전×문Ý 및 전×거래기본½=제2ø제1þÕ 따른 전×문Ý



▶▶▶ 무배당 NH헤아림355건강보험2404(5~6종) 약관

- 768 -

를 말한ö)
3. ¼인신용정ü의 제공 내용 및 제공 »É 등을 ì¼Ýí 정ü 제공 동의의 Í정성ü 신

뢰성÷ ×ü될 Ú 있는 ç무선 통신으ü ¼인비밀번þ를 É½Ý는 방ß
4. ç무선 통신으ü 동의 내용을 õ당 ¼인Õ게 알½ì 동의를 ¿는 방½. ÷ 경우 본인 

í부 및 동의 내용, ýÕ 대한 õ당 ¼인의 ÷변을 음성ú음Ý는 등 증거×료를 ×ü・
çÉÝíý Ý며, 대통ÁÁ으ü 정Ý는 ¼Õ 따른 ì후 ìÉ절ì를 거친ö.

5. ý ¾Õ 대통ÁÁ으ü 정Ý는 방ß
e ¼인신용평¬Þì, ¼인ìÆ×신용평¬Þì, 기Æ신용øÞÞì 또는 신용정ü집중기관으ü

부ñ ¼인신용정ü를 제공¿으¼는 ×는 대통ÁÁ으ü 정Ý는 ¼Õ 따ÿ õ당 신용정üü
체ü부ñ 제1항  þ의 õ² Ý¸Õ õ당Ý는 방ß으ü ¼인신용정ü를 제공¿을 때ùö 
¼별É으ü 동의(기존Õ 동의한 »É 또는 ÷용 ¼위ÕÝ ¼인신용정ü의 정×성·최신성을 
çÉÝ기 위한 경우는 제외한ö)를 ¿Åý 한ö. ÷ 경우 ¼인신용정ü를 제공¿으¼는 ×
는 ¼인신용정ü의 øÞ Þ ¼인신용평Ø÷ ÝĀ할 Ú 있는 때Õ는 õ당 신용정üü체Õ
게 ÷를 ìÉÝíý 한ö.

f ¼인신용평¬Þì, ¼인ìÆ×신용평¬Þì, 기Æ신용øÞÞì 또는 신용정ü집중기관÷ 
¼인신용정ü를 제2항Õ 따ÿ 제공Ý는 경우Õ는 õ당 ¼인신용정ü를 제공¿으¼는 ×¬ 
제2항Õ 따른 동의를 ¿Ý는É를 대통ÁÁ으ü 정Ý는 ¼Õ 따ÿ ×인Ýíý 한ö.

g 신용정üÞì등은 ¼인신용정ü의 제공 및 활용ü 관련Ýí 동의를 ¿을 때Õ는 대통ÁÁ
으ü 정Ý는 ¼Õ 따ÿ Ý비스 제공을 위Ýí 필ÚÉ 동의ì항ü ý ¾의 선ÝÉ 동의ì
항을 í분Ýí 설명한 후  동의를 ¿Åý 한ö. ÷ 경우 필ÚÉ 동의ì항은 Ý비스 제
공ü의 관련성을 설명Ýíý Ý며, 선ÝÉ 동의ì항은 정ü제공Õ 동의ÝÉ Å니할 Ú 있
ö는 ìä을 ìÉÝíý 한ö.

h 신용정üÞì등은 신용정üü체¬ 선ÝÉ 동의ì항Õ 동의ÝÉ Å니한ö는 ÷çü 신용정
üü체Õ게 Ý비스의 제공을 거부ÝíÝ는 Å니 된ö.

i 신용정üÞì등(제9þ의3을 É용Ý는 경우Õ는 ó÷ñ전문기관을 ÿý한ö)÷ ¼인신용정
ü를 제공Ý는 경우üÝ ö음  þ의 õ² Ý¸Õ õ당Ý는 경우Õ는 제1항부ñ 제5항까
É를 É용ÝÉ Å니한ö.
1. 신용정üÞì 및 Ì권ÝîÞì¬ ö른 신용정üÞì 및 Ì권ÝîÞì 또는 신용정ü집

중기관ü Ýü 집중관½・활용Ý기 위Ýí 제공Ý는 경우
2. 제17ø제2항Õ 따ÿ 신용정ü의 Ü½를 위ÑÝ기 위Ýí 제공Ý는 경우
3. ÇÆ양÷・분할・þ병 등의 ÷çü 권½・의무의 전부 또는 ÿ부를 ÷전Ý면Ý ý와 관

련된 ¼인신용정ü를 제공Ý는 경우
4. Ì권Ýî(ÝîÌ권을 ÝîÝ는 경우만 õ당한ö), 인¬・허¬의 »É, 기Æ의 신용÷ 판

단, ç¬증권의 양Ú 등 대통ÁÁ으ü 정Ý는 »É으ü ì용Ý는 ×Õ게 제공Ý는 경우
5. ½원의 제출명Á 또는 ½관÷ À부한 Ç장Õ 따ÿ 제공Ý는 경우
6. ¼죄 때문Õ 피õ×의 생명÷  ̧신체Õ î한 위험 À생÷ 예상되는 등 긴¯한 상황Õ

Ý 제5þÕ 따른 ½관의 Ç장을 À부¿을 Þ간É íç¬ Ç는 경우üÝ 검ì 또는 ì
½경찰관의 ÖíÕ 따ÿ 제공Ý는 경우. ÷ 경우 ¼인신용정ü를 제공¿은 검ì는 É체 
Ç÷ ½관Õ게 Ç장을 청íÝíý Ýì, ì½경찰관은 검ìÕ게 신청Ýí 검ì의 청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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ü Ç장을 청íÝíý Ý며, ¼인신용정ü를 제공¿은 때부ñ 36Þ간 ÷내Õ Ç장을 À
부¿É 못Ý면 É체 Ç÷ 제공¿은 ¼인신용정ü를 폐기Ýíý 한ö.

7. ø세Õ 관한 ½률Õ 따른 질문・검ì 또는 øì를 위Ýí 관할 관Ý의 장÷ Ý면으ü 
ÖíÝ거  ̧ ø세Õ 관한 ½률Õ 따ÿ 제출의무¬ 있는 ü세×료의 제공을 ÖíýÕ 따
ÿ 제공Ý는 경우

8. î제협þ 등Õ 따ÿ 외î의 ®융¼ø기íÕ ®융Þì¬ ¬Éì 있는 ¼인신용정ü를 제
공Ý는 경우

9. 제2ø제1þ의4¸» 및 ö»의 정ü를 ¼인신용평¬Þì, ¼인ìÆ×신용평¬Þì, 기Æ
신용등¯제공Æ무·기à신용평¬Æ무를 Ý는 기Æ신용øÞÞì 및 신용정ü집중기관Õ 
제공Ý거  ̧ýü부ñ 제공¿는 경우

9의2. 통계Ø성, 연í, 공øÉ 기ýü존 등을 위Ýí ¬명정ü를 제공Ý는 경우. ÷ 경우 
통계Ø성Õ는 Þ장øì 등 상ÆÉ »É의 통계Ø성을 ÿýÝ며, 연íÕ는 산ÆÉ 연í
를 ÿý한ö.

9의3. 제17ø의2제1항Õ 따른 정ü집þ¼의 결þ »É으ü ó÷ñ전문기관Õ ¼인신용정
ü를 제공Ý는 경우

9의4. ö음  »의 ÖÍ를 ì¼Ýí 당Í Ú집한 »Éü 상충되É Å니Ý는 »É으ü ¼
인신용정ü를 제공Ý는 경우

 ¬. 양 »É 간의 관련성
 .̧ 신용정üÞì등÷ 신용정üü체ü부ñ ¼인신용정ü를 Ú집한 경위
 ö. õ당 ¼인신용정ü의 제공÷ 신용정üü체Õ게 ûÞ는 Ç향
 ÿ. õ당 ¼인신용정üÕ 대Ýí ¬명Ü½를 Ý는 등 신용정ü의 üÍ대Í을 É절히 ÞÞ

ÝÆ는É í부
10. ÷ ½ 및 ö른 ½률Õ 따ÿ 제공Ý는 경우
11. 제1þ부ñ 제10þ까É의 규정Õ 준Ý는 경우üÝ 대통ÁÁ으ü 정Ý는 경우 

j 제6항  þÕ 따ÿ ¼인신용정ü를 Ð인Õ게 제공Ý¼는 × 또는 제공¿은 ×는 대통Á
Á으ü 정Ý는 ¼Õ 따ÿ ¼인신용정ü의 제공 ìä 및 ÷ç 등을 ì전Õ õ당 신용정ü
ü체Õ게 알¼ý 한ö. ö만, 대통ÁÁ으ü 정Ý는 불¬피한 ìç¬ 있는 경우Õ는 인ñ넷 
홈페÷É 게재 또는 ý ¾Õ çì한 방½을 통Ýí ì후Õ 알½거  ̧공Þ할 Ú 있ö.

k 제6항제3þÕ 따ÿ ¼인신용정ü를 Ð인Õ게 제공Ý는 신용정ü제공・÷용×üÝ 대통Á
Á으ü 정Ý는 ×는 제공Ý는 신용정ü의 ¼위 등 대통ÁÁ으ü 정Ý는 ì항Õ 관Ýí ®
융위원Þ의 승인을 ¿Åý 한ö.

l 제8항Õ 따른 승인을 ¿Å ¼인신용정ü를 제공¿은 ×는 õ당 ¼인신용정ü를 ®융위원Þ¬ 
정Ý는 ¼Õ 따ÿ 현재 거래 중인 신용정üü체의 ¼인신용정ü와 분½Ýí 관½Ýíý 한ö.

m 신용정üÞì등÷ ¼인신용정ü를 제공Ý는 경우Õ는 ®융위원Þ¬ 정Ýí ìÞÝ는 ¼Õ 
따ÿ ¼인신용정ü를 제공¿는 ×의 신원(身元)ü ÷용 »É을 ×인Ýíý 한ö.

n ¼인신용정ü를 제공한 신용정ü제공・÷용×는 제1항Õ 따ÿ û½ ¼별É 동의를 ¿Ý는
É í부 등Õ 대한 ö툼÷ 있는 경우 ÷를 증명Ýíý 한ö.

제33ø(¼인신용정ü의 ÷용)

d ¼인신용정ü는 ö음  þ의 õ² Ý¸Õ õ당Ý는 경우Õ만 ÷용Ýíý 한ö.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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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õ당 신용정üü체¬ 신청한 ®융거래 등 상거래관계의 설정 및 çÉ í부 등을 판단Ý기 
위한 »É으ü ÷용Ý는 경우

   제1þ의 »É 외의 ö른 »É으ü ÷용Ý는 것Õ 대Ýí 신용정üü체ü부ñ 동의를 ¿은 경우
   ¼인÷ ÊÙ 제공한 ¼인신용정ü(ý ¼인ü의 상거래ÕÝ 생긴 신용정ü를 ÿý한ö)를 

제공¿은 »É으ü ÷용Ý는 경우(상품ü Ý비스를 Í¼Ý거  ̧ý íý를 권ç할 »É으ü 
÷용Ý는 경우는 제외한ö)

제32ø제6항  호의 경우

ý ¾Õ 제1þü부ñ 제4þ까É의 규정Õ 준Ý는 경우üÝ 대통ÁÁ으ü 정Ý는 경우
e 신용정üÞì등÷ ¼인의 질병, 상õ 또는 ý ¾Õ ÷와 çì한 정ü를 Ú집·øìÝ거¸ 

제3×Õ게 제공Ý¼면 û½ 제32ø제1항  þ의 방ß으ü õ당 ¼인의 동의를 ¿Åý Ý
며, 대통ÁÁ으ü 정Ý는 »É으ü만 ý 정ü를 ÷용Ýíý 한ö.

0½규161 신용정ü의 이용 및 ü호에 관한 ½률 시행령

제28ø(¼인신용정ü의 제공·활용에 대한 동의)

d í제 <2015.9.11.>
e 신용정ü제공・÷용×는 ½ 제32ø제1항  þ 외의 부분 본문Õ 따ÿ õ당 신용정üü체

ü부ñ 동의를 ¿으¼면 ö음  þ의 ì항을 û½ 알¼ý 한ö. ö만, 동의 방ß의 û성상 
동의 내용을 전부 표ÞÝ거  ̧ 알½기 õ¼운 경우Õ는 õ당기관의 인ñ넷 홈페÷É üÍ¸ 
ìÆ장 전Ö번þ 등 동의 내용을 ×인할 Ú 있는 방½을 Í내Ýì 동의를 ¿을 Ú 있ö.
1. ¼인신용정ü를 제공¿는 ×
2. ¼인신용정ü를 제공¿는 ×의 ÷용 »É
3. 제공Ý는 ¼인신용정ü의 내용
4. ¼인신용정ü를 제공¿는 ×(신용øÞÞì 및 신용정ü집중기관은 제외한ö)의 정ü ü

ç 기간 및 ÷용 기간
f 신용정ü제공・÷용×는 ½ 제32ø제1항제4þÕ 따ÿ ç무선 통신을 통Ýí 동의를 ¿은 

경우Õ는 1¼월 ÷내Õ Ý면, 전×우편, 휴대전Ö 문×메ÞÉ, ý ¾Õ ®융위원Þ¬ 정Ý
í ìÞÝ는 방½으ü 제2항  þ의 ì항을 ìÉÝíý 한ö.

g ½ 제32ø제1항제5þÕÝ "대통ÁÁ으ü 정Ý는 방ß"÷란 정ü 제공 동의의 Í전성ü 신
뢰성÷ ×ü될 Ú 있는 Ú단을 활용ý으ü써 õ당 신용정üü체Õ게 동의 내용을 알½ì 
동의의 의ì표Þ를 ×인Ýí 동의를 ¿는 방ß을 말한ö.

h 제4항의 방ß으ü õ당 신용정üü체ü부ñ ¼인신용정ü의 제공Õ 관한 동의를 ¿는 경
우 신용정ü제공・÷용×와 ¼인신용평¬Þì, ¼인ìÆ×신용평¬Þì, 기Æ신용øÞÞì 
또는 신용정ü집중기관으ü부ñ ¼인신용정ü를 제공¿으¼는 ×는 ö음  þ의 ì항 등
을 ì¼Ýí 정ü 제공동의의 Í전성ü 신뢰성÷ ×ü될 Ú 있는 Ú단을 ÌÝÝí 활용Ý
íý 한ö.
1. ®융거래 등 상거래관계의 ç형・û성・위험÷
2. ö음  »의 õ² Ý¸Õ õ당Ý는 ×의 Æ무 또는 Æ종의 û성
 ¬. 신용정ü제공·÷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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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¼인신용평¬Þì, ¼인ìÆ×신용평¬Þì, 기Æ신용øÞÞìü부ñ ¼인신용정ü를 
제공¿으¼는 ×

 ö. 신용정ü집중기관으ü부ñ ¼인신용정ü를 제공¿으¼는 ×
3. 정ü 제공 동의를 ¿Åý Ý는 신용정üü체의 Ú

i ½ 제32ø제2항Õ 따ÿ ¼인신용평¬Þì, ¼인ìÆ×신용평¬Þì, 기Æ신용øÞÞì 또
는 신용정ü집중기관으ü부ñ ¼인신용정ü를 제공¿으¼는 ×는 ö음  þ의 ì항을 õ
당 ¼인Õ게 알½ì 동의를 ¿Åý 한ö. ö만, 동의방ß의 û성상 동의 내용을 전부 표Þ
Ý거  ̧ 알½기 õ¼운 경우Õ는 õ당 기관의 인ñ넷 홈페÷É üÍ  ̧ ìÆ장 전Ö번þ 등 
동의 내용을 ×인할 Ú 있는 방½을 Í내Ýì 동의를 ¿을 Ú 있ö.
1. ¼인신용정ü를 제공Ý는 ×
2. ¼인신용정ü를 제공¿는 ×의 ÷용 »É
3. 제공¿는 ¼인신용정ü의 항»
4. ¼인신용정ü를 제공¿는 것Õ 대한 동의의 효½기간
5. 동의를 거부할 권½¬ 있ö는 ìä 및 동의 거부Õ 따른 불÷ø÷ 있는 경우Õ는 ý 불

÷ø의 내용
j ½ 제32ø제3항Õ 따ÿ ¼인신용평¬Þì, ¼인ìÆ×신용평¬Þì, 기Æ신용øÞÞì 또

는 신용정ü집중기관은 ¼인신용정ü를 제공¿으¼는 ×¬ õ당 신용정üü체ü부ñ 동의
를 ¿Ý는É를 Ý면, 전×É 기ý 등으ü ×인Ýì, ×인한 ì항의 진위 í부를 ü기É으
ü Ø검Ýíý 한ö.

k ½ 제32ø제4항 전단Õ 따ÿ 신용정ü제공·÷용×¬ 필ÚÉ 동의ì항ü ý ¾의 선ÝÉ 
동의ì항을 í분Ý는 경우Õ는 ö음  þ의 ì항 등을 ì¼õý 한ö.
1. 신용정üü체¬ ý 동의ì항Õ 대Ýí 동의ÝÉ Å니Ý면 ý 신용정üü체와의 ®융거

래 등 상거래관계를 설정・çÉ할 Ú Ç는É í부
2. õ당 신용정üü체¬ ý 동의ì항Õ 대Ýí 동의ý으ü써 제공・활용되는 ¼인 신용정

ü¬ 신용정ü제공·÷용×와의 상거래관계Õ 따ÿ 신용정üü체Õ게 제공되는 재Ö 또
는 Ý비스(신용정üü체¬ ý 신용정ü제공·÷용×Õ게 신청한 상거래관계ÕÝ 제공Ý
기ü 한 재Ö 또는 Ý비스를 ý 신용정ü제공·÷용×와 별÷의 계þ 또는 þ정 등을 체
결한 제3×¬ 신용정üü체Õ게 제공Ý는 경우를 ÿý한ö)와 ÊÙÉ으ü 관련되õ 있
는É í부

3. 신용정üü체¬ ý 동의ì항Õ 대Ýí 동의ÝÉ Å니Ý면 ½ 또는 ö른 ½ÁÕ 따른 의
무를 ÷Þ할 Ú Ç는É í부

l 신용정ü제공·÷용×¬ ½ 제32ø제4항 전단Õ 따ÿ 필ÚÉ 동의 ì항ü ý ¾의 선ÝÉ 
동의ì항을 í분Ýí 동의를 ¿는 경우 동의Ý 양ß을 í분Ý는 등의 방½으ü 신용정ü
ü체¬  동의ì항을 쉽게 ÷õ할 Ú 있÷ý Ýíý 한ö.

m ½ 제32ø제6항제4þÕÝ "Ì권Ýî(ÝîÌ권을 ÝîÝ는 경우만 õ당한ö), 인¬・허¬의 
»É, 기Æ의 신용÷ 판단, ç¬증권의 양Ú 등 대통ÁÁ으ü 정Ý는 »É"÷란 ö음  
þ의 »É을 말한ö.
1. Ì권Ýî을 의뢰한 Ì권×¬ Ì권Ýî의 대상÷ 되는 ×의 ¼인신용정ü를 Ì권ÝîÞ

ìÕ 제공Ý거  ̧Ì권ÝîÞìü부ñ 제공¿기 위한 »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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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Ì권× 또는 Ì권ÝîÞì¬ 변제기ÿ까É Ì무를 변제ÝÉ Ï는 × 또는 Ì권Ýî의 
대상÷ 되는 ×Õ 대한 ¼인신용정ü를 ¼인신용평¬Þì, ¼인ìÆ×신용평¬Þì, 기
Æ신용øÞÞìü부ñ 제공¿기 위한 »É

3. Þ정기관÷ 인¬・허¬ Æ무Õ ì용Ý기 위Ýí ¼인신용평¬Þì, ¼인ìÆ×신용평¬
Þì, 기Æ신용øÞÞìü부ñ ¼인신용정ü를 제공¿기 위한 »É

4. õ당 기Æü의 ®융거래 등 상거래관계의 설정 및 çÉ í부 등을 판단Ý기 위Ýí ý 
기Æ의 대표× 및 제2ø제1항제3þ의  »의 õ² Ý¸Õ õ당Ý는 ×의 ¼인신용정
ü를 ¼인신용평¬Þì, ¼인ìÆ×신용평¬Þì, 기Æ신용øÞÞì 및 신용정ü집중기
관으ü부ñ 제공¿기 위한 »É

5. 제21ø제2항Õ 따른 ®융기관÷ 상거래관계의 설정 및 çÉ í부 등을 판단Ý기 위Ý
í 또는 õ음・Ú표 ÍÉ인÷ õ음・Ú표의 ÀÞ인, 인Ú인, ¼Ý인 및 ü증인의 변제 
의ì 및 변제×½을 ×인Ý기 위Ýí ¼인신용평¬Þì, ¼인ìÆ×신용평¬Þì, 기Æ
신용øÞÞì 및 신용정ü집중기관ü부ñ õ음・Ú표의 ÀÞ인, 인Ú인, ¼Ý인 및 ü
증인의 ¼인신용정ü를 제공¿기 위한 »É

6.<민½=제450øÕ 따ÿ É명Ì권을 양Ú한 신용정ü제공・÷용×¬ ö음  »의 õ² 
Ý¸Õ õ당Ý는 경우Õ ý É명Ì권의 Ì무×의 ¼인신용정ü를 ¼인신용평¬Þì, ¼
인ìÆ×신용평¬Þì, 기Æ신용øÞÞì 또는 신용정ü집중기관Õ 제공Ý거  ̧ ¼인신
용평¬Þì, ¼인ìÆ×신용평¬Þì, 기Æ신용øÞÞì 또는 신용정ü집중기관으ü부
ñ 제공¿기 위한 »É

 ¬. É명Ì권의 양÷인÷ ý É명Ì권의 원인÷ 되는 상거래관계¬ 설정될 당Þ ½ 제32
ø제1항  þ의 õ² Ý¸Õ õ당Ý는 방ß으ü Ì무×의 ¼인신용정ü를 제공Ý거

 ̧제공¿는 것Õ 대Ýí õ당 Ì무×ü부ñ 동의를 ¿은 경우
 .̧ ½ 또는 ö른 ½ÁÕ 따ÿ ý É명Ì권의 Ì무×의 ¼인신용정ü를 제공Ý거  ̧ 제공

¿을 Ú 있는 경우
n ½ 제32ø제6항제11þÕÝ "대통ÁÁ으ü 정Ý는 경우"란 ö음  þ의 경우를 말한ö.
   장외파생상품 거래의 ýýÕ 따른 위험 관½ 및 þ××üþ를 위õ 장외파생상품 거래와 

관련된 정ü를 ®융위원Þ, ®융¼ø원 및 한î은ÞÕ 제공Ý는 경우
2.<상½=제719øÕ 따른 ÍÈü험계þ의 제3×Õ 대한 정ü를 ü험ì기 øì·방É를 위

õ 신용정ü집중기관Õ 제공Ý거  ̧ýü부ñ 제공¿는 경우
3.<상½=제726ø의2Õ 따른 ×동ìü험계þ의 제3×의 정ü를 ü험ì기 øì·방É를 위

õ 신용정ü집중기관Õ 제공Ý거  ̧ýü부ñ 제공¿는 경우
o 신용정üÞì등÷ ½ 제32ø제7항 본문Õ 따ÿ 신용정üü체Õ게 ¼인신용정ü의 제공 ì

ä 및 ÷ç 등을 ì전Õ 알½는 경우와 같은 항 단ÝÕ 따ÿ 불¬피한 ìçü 인Ýí ì
후Õ 알½거  ̧ 공ÞÝ는 경우Õ ý 제공의 ÷ç 및 ý 알½거  ̧ 공ÞÝ는 ×별ü 알½거¸ 
공ÞÝ는 Þ기 및 방½은 별표 2의2와 같ö.

p ½ 제32ø제8항ÕÝ "대통ÁÁ으ü 정Ý는 ×"란 제2ø제6항제7þ¬»부ñ 허»까É의 ×를 
말한ö.

q ½ 제32ø제8항ÕÝ "제공Ý는 신용정ü의 ¼위 등 대통ÁÁ으ü 정Ý는 ì항"÷란 제공Ý는 
¼인신용정ü의 ¼위, 제공¿는 ×의 신용정ü 관½・üþ 체계를 말한ö.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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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½규171 약사½

제2ø(정의)

÷ ½ÕÝ ì용Ý는 용õ의 뜻은 ö음ü 같ö. 
1.~4. (생략)
5. "한þ"÷란 동¼・ß¼ 또는 광¼ÕÝ Ì취된 것으ü üü 원형대ü 건ø・절단 또는 

정제된 생þ(生藥)을 말한ö.
6. "한þ제제(韓藥製劑)"란 한þ을 한방원½Õ 따ÿ ¼þÝí 제ø한 의þ품을 말한ö. (÷

Ý 생략)

0½규181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½

제2ø(정의)

÷ ½ÕÝ ì용Ý는 용õ의 정의는 ö음ü 같ö.
1. "õ린÷놀÷기í"란 õ린÷¬ 놀÷를 위Ýí ì용할 Ú 있÷ý 제ø된 ý ,́ û끄럼틀, 

공중놀÷기í, Þ전놀÷기í 등으üÝ<õ린÷제품 Í전 û별½=제2ø제9þÕ 따른 Í
전인증대상õ린÷제품을 말한ö.

2. "õ린÷놀÷Þ설"÷ÿ ý은 õ린÷놀÷기í¬ 설Þ된 ä내 또는 ä외의 놀÷ñüÝ 대
통ÁÁ으ü 정Ý는 것을 말한ö.

5. "관½ü체"ÿ ý은 õ린÷놀÷Þ설의 Íç×üÝ 관½ÍÈ÷ 있는 ×, ö른 ½ÁÕ 의
Ýí õ린÷놀÷Þ설의 관½×ü 규정된 × 또는 ý ¾Õ 계þÕ 의Ýí õ린÷놀÷Þ
설의 관½ÍÈ을 진 ×를 말한ö.

8. "Í전진단"÷ÿ ý은 제4ø의 Í전검ì기관÷ õ린÷놀÷Þ설Õ 대Ýí øìㆍï정ㆍÍ
전성 평¬ 등을 Ýí õ당 õ린÷놀÷Þ설의 ¼½Éㆍ기·É 결ý을 À견Ýì ýÕ 대
한 신ÎÝì É절한 øÞ를 Ý기 위Ýí Ú½ㆍ¼선 등의 방½을 제ÞÝ는 Þ위를 말한ö.

제4ø(안전검사기관의 É정 등)

d Þ정Í전부장관은 õ린÷놀÷Þ설의 Í전성을 ×üÝ기 위Ýí 설Þ검ìㆍ정기Þ설검ì 
또는 Í전진단을 ÞÝ는 기관(÷Ý "Í전검ì기관"÷ÿ한ö)을 É정할 Ú 있ö.

e 제1항Õ 따ÿ Í전검ì기관으ü É정을 ¿ì× Ý는 ½인 또는 단체(É방×Þ단체를 ÿý
한ö)는 검ì장비 및 검ì인½ 등 대통ÁÁ÷ 정Ý는 É정Ö건을 ¾Ýõ Þ정Í전부장관Õ
게 신청Ýíý 한ö.

f Þ정Í전부장관은 제2항Õ 따른 É정 신청÷ ö음  þ의 õ² Ý¸Õ õ당Ý는 경우를 
제외Ýì는 Í전검ì기관으ü É정Ýíý 한ö.
1. Ç½를 »É으ü Ý는 ½인 또는 단체인 경우
2. 관½ü체¬ ½인 또는 단체÷거  ̧관½ü체를 í성원으ü Ý는 ½인 또는 단체인 경우
3. õ린÷놀÷기í의 제øÆ×, 설ÞÆ× 또는 ç통Æ×를 í성원으ü Ý는 ½인 또는 단

체인 경우
4. 제2항Õ 따른 É정Ö건을 ¾ÝÉ 못한 경우
5. ý ¾Õ ÷ ½ 또는 ö른 ½ÁÕ 따른 제한Õ 위반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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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 Þ정Í전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Õ 따ÿ É정을 ¿은 Í전검ì기관Õ 설Þ검ìÆ무 등의 
ÚÞÕ 필Ö한 É원을 할 Ú 있ö.

h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Õ 따른 Í전검ì기관의 É정방½ㆍ절ì 등Õ 관Ýí 필Ö한 ì항
은 Þ정Í전부Á으ü 정한ö.

0½규191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½ 시행령 별표2

õ린÷놀÷기í¬ ö음  þ의 õ² Ý¸의 장ÍÕ 설Þ된 경우 õ당 놀÷Þ설
1.<공중위생관½½=제2ø제1항제3þÕ 따른 »×장Æ을 Ý는 ×의 ÇÆÍ
2.<÷ü½=제2ø제2þ¬»Õ 따른 휴게Þ설
3.<÷Þ공원 및 úÉ 등Õ 관한 ½률=제2ø제3þÕ 따른 ÷Þ공원
4.<ß품위생½=제36ø제1항제3þÕ 따른 ß품Ù½Æ을 Ý는 ×의 ÇÆÍ
5.<Å동ýÉ½=제3ø제10þÕ 따른 Å동ýÉÞ설
6.<ÇçÅüè½=제2ø제3þÕ 따른 õ린÷집
7.<çÅ교è½=제2ø제2þÕ 따른 çÞ원
8.<ç통산ÆÀ전½=제2ø제3þÕ 따른 대규ºØÿ
9.<의료½=제3ø제1항Õ 따른 의료기관
10.<üÝ½=제2ø제6þÕ 따른 üÝ단É
11.<Íㆍ중등교è½=제2ø제1þÕ 따른 Í등Þ교 및 같은 ø 제4þÕ 따른 ûÚÞ교
13. õ린÷Õ게 놀÷를 제공Ý는 것을 Æ으ü Ý는 ×의 ÇÆÍ
14.<건Þ½=제2ø제2항제6þÕ 따른 종교Þ설
15.<건Þ½=제11øÕ 따른 건Þ허¬를 ¿Å üÝü üÝ 외의 Þ설을 동ÿ 건Þ¼ü 건Þ한 

건Þ¼(õ당 건Þ¼ 중 üÝ÷ ìÉÝ는 세대 Ú¬ 100세대 ÷상인 건Þ¼Õ 한정한ö)
16.<관광진흥½=제3ø제1항제3þö»Õ 따른 ýÇ장Æ을 Ý는 ×¬ ýÇ편의를 위Ýí 제

공Ý는 Þ설
17.<÷Ý관½=제2ø제4þÕ 따른 공공÷Ý관
18.<½¼관 및 ûà관 진흥½=제2ø제1þÕ 따른 ½¼관
19.<산½문Öㆍ휴양Õ 관한 ½률=제2ø제2þÕ 따른 ×연휴양½
20.<Ý천½=제2ø제2þÕ 따른 Ý천íî 또는 같은 ø 제3þÕ 따른 Ý천Þ설

0½규201 여½자동차운수사업½ 시행령

제3ø(í½×동차운송사업의 종류)

½ 제3ø제2항Õ 따ÿ 같은 ø 제1항제1þ 및 제2þÕ 따른 ù선 í½×동ì운송ìÆü íî 
í½×동ì운송ìÆ은 ö음  þ와 같÷ 세분한ö.
 1. ù선 í½×동ì운송ìÆ

¬. Þ내버스운송ìÆ: üü û별Þ・광îÞ・û별×ÞÞ 또는 Þ(<제üû별×Þ÷ 설Þ 
및 î제×ç÷Þ ø성을 위한 û별½=제10ø제2항Õ 따른 Þ정Þ를 ÿý한ö. ÷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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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ö)의 단ÿ Þ정íîÕÝ 운Þ계통을 정Ýì îñ교통부Á으ü 정Ý는 ×동ì를 ì
용Ýí í½을 운송Ý는 ìÆ. ÷ 경우 îñ교통부Á으ü 정Ý는 ¼Õ 따ÿ 광î¯Þ
형・ÊÞ좌Þ형・좌Þ형 및 ÿ반형 등으ü ý 운Þ형Ü를 í분한ö.

.̧ 농õ촌버스운송ìÆ: üü 군(광îÞ의 군은 제외한ö)의 단ÿ Þ정íîÕÝ 운Þ계통
을 정Ýì îñ교통부Á으ü 정Ý는 ×동ì를 ì용Ýí í½을 운송Ý는 ìÆ. ÷ 경
우 îñ교통부Á으ü 정Ý는 ¼Õ 따ÿ ÊÞ좌Þ형・좌Þ형 및 ÿ반형 등으ü ý 운Þ
형Ü를 í분한ö.

ö. ù을버스운송ìÆ: üü Þ・군・í의 단ÿ Þ정íîÕÝ 기Ø・종Ø의 ûÚ성÷  ̧ ì
용되는 ×동ì의 ûÚ성 등으ü 인Ýí ö른 ù선 í½×동ì운송ìÆ×¬ 운ÞÝ기 
õ¼운 í간을 대상으ü îñ교통부Á으ü 정Ý는 기준Õ 따ÿ 운Þ계통을 정Ýì î
ñ교통부Á으ü 정Ý는 ×동ì를 ì용Ýí í½을 운송Ý는 ìÆ

ÿ. Þ외버스운송ìÆ: 운Þ계통을 정Ýì îñ교통부Á으ü 정Ý는 ×동ì를 ì용Ýí í
½을 운송Ý는 ìÆ으üÝ ¬»부ñ ö»까É의 ìÆÕ ÎÝÉ Å니Ý는 ìÆ. ÷ 경
우 îñ교통부Á÷ 정Ý는 ¼Õ 따ÿ ìÎ형・ÊÞ형 및 ÿ반형 등으ü ý 운Þ형Ü를 
í분한ö.

 2. íî í½×동ì운송ìÆ
¬. 전세버스운송ìÆ: 운Þ계통을 정ÝÉ Å니Ýì 전î을 ìÆíî으ü 정Ýí 1¼의 운

송계þÕ 따ÿ îñ교통부Á으ü 정Ý는 ×동ì를 ì용Ýí í½을 운송Ý는 ìÆ. ö
만, ö음 õ² Ý¸Õ õ당Ý는 기관 또는 Þ설등의 장ü 1¼의 운송계þ(운È의 ÚÁ
ü체와 관계Ç÷ ¼별 Ñ승×ü부ñ 현®÷  ̧ÞÚ권 또는 카ü결제 등의 방ß으ü 운
È을 ¿는 경우는 제외한ö)Õ 따ÿ ý ÍÎ원[<산ÆÉÉ 및 ¼ÀÕ 관한 ½률=Õ 
따른 산Æ단É, 준산Æ단É 및 공장ÉÉ ç÷Éí(÷Ý ÷ øÕÝ "산Æ단É등"÷ÿ 한
ö) 관½기관의 경우 õ당 산Æ단É등의 Éü기Æ체 ÍÎ원을 ÿý한ö]만의 통근・통
Þ»É으ü ×동ì를 운ÞÝ는 경우Õ는 운Þ계통을 정ÝÉ Å니한 것으ü 본ö.

  1) 정부기관・É방×Þ단체와 ý 출연기관・연í기관 등 공½인
  2) Þì,<Í・중등교è½=제2øÕ 따른 Þ교,<ì등교è½=제2øÕ 따른 Þ교,<çÅ

교è½=제2ø제2þÕ 따른 çÞ원,<ÇçÅüè½=제10øÕ 따른 õ린÷집,<Þ원
의 설¾・운Ç 및 ü외교÷Õ 관한 ½률=제2ø의2제1항제1þÕ 따른 Þ교교ü교÷
Þ원 또는<체èÞ설의 설Þ・÷용Õ 관한 ½률=제3øÕ 따른 체èÞ설(<ç통산Æ
À전½=제2ø제3þÕ 따른 대규ºØÿÕ 부설된 체èÞ설은 제외한ö)

  3) îñ교통부장관 또는 û별Þ장・광îÞ장・û별×ÞÞ장・÷Éì・û별×Þ÷Éì 
(÷Ý "Þ・÷Éì"ÿ 한ö)¬ 정Ýí ìÞÝ는 산Æ단É등의 관½기관

.̧ ûÚí½×동ì운송ìÆ: 운Þ계통을 정ÝÉ Å니Ýì 전î을 ìÆíî으ü Ýí 1¼
의 운송계þÕ 따ÿ îñ교통부Á으ü 정Ý는 ûÚ한 ×동ì를 ì용Ýí 장례Õ 참í
Ý는 ×와 Þ체(ç골을 ÿý한ö)를 운송Ý는 ìÆ

ö. ÿ반ÝÞ운송ìÆ: 운Þ계통을 정ÝÉ Å니Ýì îñ교통부Á으ü 정Ý는 ìÆíîÕ
Ý 1¼의 운송계þÕ 따ÿ îñ교통부Á으ü 정Ý는 ×동ì를 ì용Ýí í½을 운송
Ý는 ìÆ. ÷ 경우 îñ교통부Á으ü 정Ý는 ¼Õ 따ÿ 경형・Í형・중형・대형・º
¼형 및 ì¯형 등으ü í분한ö.



▶▶▶ 무배당 NH헤아림355건강보험2404(5~6종) 약관

- 776 -

ÿ. ¼인ÝÞ운송ìÆ: 운Þ계통을 정ÝÉ Å니Ýì îñ교통부Á으ü 정Ý는 ìÆíîÕ
Ý 1¼의 운송계þÕ 따ÿ îñ교통부Á으ü 정Ý는 ×동ì 1대를 ìÆ×¬ ÊÙ 운
전(ìÆ×의 질병 등 îñ교통부Á으ü 정Ý는 ìç¬ 있는 경우는 제외한ö)Ýí í
½을 운송Ý는 ìÆ. ÷ 경우 îñ교통부Á으ü 정Ý는 ¼Õ 따ÿ 경형・Í형・중형・
대형・º¼형 및 ì¯형 등으ü í분한ö.

0½규211 응¯의료에 관한 ½률

제2ø(정의)

÷ ½ÕÝ ì용Ý는 용õ의 뜻은 ö음ü 같ö.
1. "응¯환×"란 질병, 분만, 종 ìì 및 재õü 인한 부상÷  ̧ý ¾의 위¯한 상Üü 인

Ýí ÊÞ 필Ö한 응¯ÜÞ를 ¿É Å니Ý면 생명을 ü존할 Ú Ç거  ̧î신Õ 중대한 위
õ(危害)¬ À생할 ¬·성÷ 있는 환× 또는 ÷Õ 준Ý는 ì¿으üÝ ü건ýÉ부Á으ü 
정Ý는 ì¿을 말한ö.

2. "응¯의료"란 응¯환×¬ À생한 때부ñ 생명의 위험ÕÝ Þý되거  ̧î신상의 중대한 위
õ¬ 제거되기까É의 ü정ÕÝ 응¯환×를 위Ýí Ý는 상ö・íø(救助)・÷송・응¯Ü
Þ 및 진료 등의 øÞ를 말한ö.

3. "응¯ÜÞ"란 응¯의료Þ위의 Ý¸üÝ 응¯환×의 기÷를 ×üÝì î장½동의 Þý, ý 
¾Õ 생명의 위험÷  ̧ 증상의 현È한 ÆÖ를 방ÉÝ기 위Ýí 긴¯히 필Öü Ý는 ÜÞ
를 말한ö.

4. "응¯의료종ì×"란 관계 ½ÁÕÝ 정Ý는 ¼Õ 따ÿ 취ý한 면허 또는 ×의 ¼위ÕÝ 
응¯환×Õ 대한 응¯의료를 제공Ý는 의료인ü 응¯íøì를 말한ö.

 5. "응¯의료기관"÷란 <의료½= 제3øÕ 따른 의료기관 중ÕÝ ÷ ½Õ 따ÿ É정된 권î응
¯의료센ñ, 전문응¯의료센ñ, Éî응¯의료센ñ 및 Éî응¯의료기관을 말한ö.

6. "í¯ì등"÷란 응¯환×의 ÷송 등 응¯의료의 »ÉÕ ÷용되는 ×동ì, 선½ 및 항공기 
등의 ÷송Ú단을 말한ö.

7. "응¯의료기관등"÷란 응¯의료기관, í¯ì등의 운용× 및 응¯의료É원센ñ를 말한ö.
8. "응¯환×÷송Æ"÷란 í¯ì등을 ÷용Ýí 응¯환× 등을 ÷송Ý는 Æ(業)을말한ö.

제35ø의2(응¯의료기관 외의 의료기관)
d ÷ ½Õ 따른 응¯의료기관으ü É정¿É Å니한 의료기관÷ 응¯의료Þ설을 설Þ・운Ç

Ý¼면 ü건ýÉ부Á으ü 정Ý는 Þ설・인½ 등을 ¾Ýõ Þ장・군Ú・í청장Õ게 신ìÝ
íý 한ö. ö만, 종þ병원의 경우Õ는 신ì를 생략할 Ú 있ö.

e Þ장·군Ú·í청장은 제1항Õ 따른 신ì를 ¿은 경우 ý 내용을 검ñÝí ÷ ½Õ ÉþÝ면 
신ì를 Ú½Ýíý 한ö.

0½규221 의료¯여½ 시행령

제13ø(¯í비용의 부담)
d ½ 제10øÕ 따ÿ 기®ÕÝ 부öÝ는 ¯í비용의 ¼위는 별표 1ü 같ö.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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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í제 <2005.7.5.>
2. í제 <2005.7.5.>

e í제 <2005.7.5.>
f 제1항의 규정Õ 불íÝì ½ 제15ø제1항의 규정Õ 의Ýí 의료¯í¬ 제한되는 경우, 기

®Õ 상당한 부ö을 Í래한öì 인정되는 경우 등 ü건ýÉ부Á÷ 정Ý는 경우 또는 항»
Õ 대Ýí는 ü건ýÉ부Á÷ 정Ý는 ®æ을 Ú¯권×¬ 부ö한ö.

g 제1항의 규정Õ 따ÿ 기®ÕÝ 부öÝ는 ¯í비용외Õ Ú¯권×¬ 부öÝ는 본인부ö®(÷
Ý "¯í대상 본인부ö®"÷ÿ 한ö)ü 제3항의 규정Õ 따ÿ Ú¯권×¬ 부öÝ는 본인부
ö®은 의료¯í기관의 청íÕ 의Ýí Ú¯권×¬ 의료¯í기관Õ É¯한ö.

h 제4항의 규정Õ 따ÿ 의료¯í기관Õ É¯한 ¯í대상 본인부ö®(별표 1 제1þ ÿ»ㆍù
», 같은 표 제2þù»ㆍ¼» 및 같은 표 제3þÕ 따ÿ 의료¯í기관Õ É¯한 ¯í대상 
본인부ö®은 제외한ö. ÷Ý ÷ øÕÝ 같ö)÷ ý 30ÿ간 ö음  þ의 ®æ을 Íü한 
경우Õ는 ý Íü한 ®æ의 100분의 50Õ õ당Ý는 ®æ을 ü건ýÉ부Á÷ 정Ý는 ¼Õ 
따ÿ Þ장ㆍ군Úㆍí청장÷ Ú¯권×Õ게 É¯한ö. ö만, É¯Ýíý 할 ®æ÷ 2천원 û
만인 경우Õ는 ÷를 É¯ÝÉ Å니한ö.
1. 1종Ú¯권× : 2만원
2. 2종Ú¯권× : 20만원

i ¯í대상 본인부ö®ÕÝ 제5항Õ 따ÿ É¯¿은 ®æ을 ì¼한 ®æ÷ ö음  þ의 ®
æ을 Íü한 경우Õ는 ý Íü®æ을 기®ÕÝ 부ö한ö. ö만, Íü®æ÷ 2천원 û만인 
경우Õ는 ÷를 Ú¯권×¬ 부ö한ö.
1. 1종Ú¯권× : ý 30ÿ간 5만원
2. 2종Ú¯권×: 연간 80만원. ö만,<의료½=제3ø제2항제3þÿ»Õ 따른 Ö양병원Õ 연

간 240ÿ을 ÍüÝí É원한 경우Õ는 연간 120만원으ü 한ö.
j Þ장ㆍ군Úㆍí청장은 Ú¯권×¬ 제6항 본문의 규정Õ 따ÿ 기®ÕÝ 부öÝíý Ý는 

Íü®æ을 의료¯í기관Õ É¯한 경우Õ는 ü건ýÉ부Á÷ 정Ý는 ¼Õ 따ÿ ý Íü®
æ을 Ú¯권×Õ게 É¯Ýíý 한ö.

0½규231 의료½

제3ø(의료기관)
d ÷ ½ÕÝ "의료기관"÷란 의료인÷ 공중(公衆) 또는 û정 öÚ인을 위Ýí 의료・ø산의 

Æ(÷Ý "의료Æ"÷ÿ 한ö)을 Ý는 곳을 말한ö.
e 의료기관은 ö음  þ와 같÷ í분한ö.

1. 의원  ̄의료기관: 의ì, Þü의ì 또는 한의ì¬ üü 외래환×를 대상으ü  ý 의
료Þ위를 Ý는 의료기관으üÝ ý 종류는 ö음  »ü 같ö.

 ¬. 의원
 .̧ Þü의원
 ö. 한의원
2. ø산원: ø산ì¬ ø산ü È산부 및 신생Å를 대상으ü ü건활동ü 교è・상ö을 Ý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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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기관을 말한ö.
3. 병원  ̄ 의료기관: 의ì, Þü의ì 또는 한의ì¬ üü É원환×를 대상으ü 의료Þ위를 

Ý는 의료기관으üÝ ý 종류는 ö음  »ü 같ö.
 ¬. 병원
 .̧ Þü병원
 ö. 한방병원
 ÿ. Ö양병원(<장å인ýÉ½=제58ø제1항제4þÕ 따른 의료재활Þ설üÝ 제3ø의2의 

Ö건을 ¾춘 의료기관을 ÿý한ö. ÷Ý 같ö)
 ù. 정신병원
 ¼. 종þ병원

f ü건ýÉ부장관은 ü건의료정ÍÕ 필ÖÝöì 인정Ý는 경우Õ는 제2항제1þ부ñ 제3þ까
É의 규정Õ 따른 의료기관의 종류별 표준Æ무를 정Ýí ìÞ할 Ú 있ö.

제3ø의2(병원등)
병원・Þü병원・한방병원 및 Ö양병원(÷Ý "병원등"÷ÿ 한ö)은 30¼ ÷상의 병상(병원・
한방병원만 õ당한ö) 또는 Ö양병상(Ö양병원만 õ당Ý며, 장기É원÷ 필Ö한 환×를 대상으
ü 의료Þ위를 Ý기 위Ýí 설Þ한 병상을 말한ö)을 ¾Ýõý 한ö.
제3ø의3(종þ병원)
d 종þ병원은 ö음  þ의 Ö건을 ¾Ýõý 한ö.

1. 100¼ ÷상의 병상을 ¾출 것
2. 100병상 ÷상 300병상 ÷Ý인 경우Õ는 내ü・외ü・ÍÅ청Í년ü・산부인ü 중 3¼ 

진료ü», Ç상의Þü, ù취통증의Þü와 진단검ì의Þü 또는 병½ü를 ÿý한 7¼ ÷
상의 진료ü»을 ¾Ýì  진료ü»ùö 전ÎÝ는 전문의를 둘 것

3. 300병상을 ÍüÝ는 경우Õ는 내ü, 외ü, ÍÅ청Í년ü, 산부인ü, Ç상의Þü, ù취통
증의Þü, 진단검ì의Þü 또는 병½ü, 정신건½의Þü 및 Þü를 ÿý한 9¼ ÷상의 
진료ü»을 ¾Ýì  진료ü»ùö 전ÎÝ는 전문의를 둘 것.

e 종þ병원은 제1항제2þ 또는 제3þÕ 따른 진료ü»(÷Ý ÷ 항ÕÝ "필Ú진료ü»"÷ÿ 
한ö) 외Õ 필ÖÝ면 Ý¬ü 진료ü»을 설Þ・운Ç할 Ú 있ö. ÷ 경우 필Ú진료ü» 외
의 진료ü»Õ 대Ýí는 õ당 의료기관Õ 전ÎÝÉ Å니한 전문의를 둘 Ú 있ö.

제3ø의4(상¯종þ병원 É정)
d ü건ýÉ부장관은 ö음  þ의 Ö건을 ¾춘 종þ병원 중ÕÝ 중증질환Õ 대Ýí 난÷÷

¬ 높은 의료Þ위를 전문É으ü Ý는 종þ병원을 상¯종þ병원으ü É정할 Ú 있ö.
1. ü건ýÉ부Á으ü 정Ý는 20¼ ÷상의 진료ü»을 ¾Ýì  진료ü»ùö 전ÎÝ는 

전문의를 둘 것
2. 제77ø제1항Õ 따ÿ 전문의¬ 되¼는 ×를 Ú련Þô는 기관ÿ 것
3. ü건ýÉ부Á으ü 정Ý는 인½・Þ설・장비 등을 ¾출 것
4. 질병군별(疾病群別) 환×í성 비율÷ ü건ýÉ부Á으ü 정Ý는 기준Õ õ당할 것

e ü건ýÉ부장관은 제1항Õ 따른 É정을 Ý는 경우 제1항  þ의 ì항 및 전문성 등Õ 대
Ýí 평¬를 äÞÝíý 한ö.

f ü건ýÉ부장관은 제1항Õ 따ÿ 상¯종þ병원으ü É정¿은 종þ병원Õ 대Ýí 3년ùö 
제2항Õ 따른 평¬를 äÞÝí 재É정Ý거  ̧É정을 취Í할 Ú 있ö.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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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 ü건ýÉ부장관은 제2항 및 제3항Õ 따른 평¬Æ무를 관계 전문기관 또는 단체Õ 위Ñ할 
Ú 있ö.

h 상¯종þ병원 É정・재É정의 기준・절ì 및 평¬Æ무의 위Ñ 절ì 등Õ 관Ýí 필Ö한 
ì항은 ü건ýÉ부Á으ü 정한ö.

제3ø의5(전문병원 É정)
d ü건ýÉ부장관은 병원  ̄ 의료기관 중ÕÝ û정 진료ü»÷  ̧ û정 질환 등Õ 대Ýí 난

÷÷¬ 높은 의료Þ위를 Ý는 병원을 전문병원으ü É정할 Ú 있ö.
e 제1항Õ 따른 전문병원은 ö음  þ의 Ö건을 ¾Ýõý 한ö.

1. û정 질환별・진료ü»별 환×의 í성비율 등÷ ü건ýÉ부Á으ü 정Ý는 기준Õ õ당할 것
2. ü건ýÉ부Á으ü 정Ý는 Ú ÷상의 진료ü»을 ¾Ýì  진료ü»ùö 전ÎÝ는 전문

의를 둘 것
f ü건ýÉ부장관은 제1항Õ 따ÿ 전문병원으ü É정Ý는 경우 제2항  þ의 ì항 및 진료

의 난÷÷ 등Õ 대Ýí 평¬를 äÞÝíý 한ö.
g ü건ýÉ부장관은 제1항Õ 따ÿ 전문병원으ü É정¿은 의료기관Õ 대Ýí 3년ùö 제3항

Õ 따른 평¬를 äÞÝí 전문병원으ü 재É정할 Ú 있ö.
h ü건ýÉ부장관은 제1항 또는 제4항Õ 따ÿ É정¿거  ̧재É정¿은 전문병원÷ö음  þ

의 õ² Ý¸Õ õ당Ý는 경우Õ는 ý É정 또는 재É정을 취Í할 Ú 있ö. ö만, 제1þÕ 
õ당Ý는 경우Õ는 ý É정 또는 재É정을 취ÍÝíý 한ö.
1. 거짓÷  ̧ý ¾의 부정한 방½으ü É정 또는 재É정을 ¿은 경우
2. É정 또는 재É정의 취Í를 원Ý는 경우
3. 제4항Õ 따른 평¬ 결ü 제2항  þ의 Ö건을 ¾ÝÉ 못한 것으ü ×인된 경우

i ü건ýÉ부장관은 제3항 및 제4항Õ 따른 평¬Æ무를 관계 전문기관 또는 단체Õ위Ñ할 
Ú 있ö.

j 전문병원 É정・재É정의 기준・절ì 및 평¬Æ무의 위Ñ 절ì 등Õ 관Ýí 필Ö한 ì항
은 ü건ýÉ부Á으ü 정한ö.

제5ø(의사·Þ과의사 및 한의사 면허)
d 의ì・Þü의ì 또는 한의ì¬ 되¼는 ×는 ö음  þ의 õ² Ý¸Õ õ당Ý는 ×을 

¬진 ×üÝ 제9øÕ 따른 의ì・Þü의ì 또는 한의ì î¬Þ험Õ þ한 후 ü건ýÉ부
장관의 면허를 ¿Åý 한ö.
1.<ì등교è½=제11ø의2Õ 따른 인정기관(÷Ý "평¬인증기í"ÿ 한ö)의 인증(÷Ý "평

¬인증기í의 인증"÷ÿ 한ö)을 ¿은 의Þ・Þ의Þ 또는 한의Þ을 전공Ý는 대Þ을 졸
ÆÝì 의Þì・Þ의Þì 또는 한의Þì Þ위를 ¿은 ×

2. 평¬인증기í의 인증을 ¿은 의Þ・Þ의Þ 또는 한의Þ을 전공Ý는 전문대Þ원을 졸Æ
Ýì ÞìÞ위 또는 ½ìÞ위를 ¿은 ×

3. 외î의 제1þ  ̧ 제2þÕ õ당Ý는 Þ교(ü건ýÉ부장관÷ 정Ýí ìÞÝ는 인정기준Õ 
õ당Ý는 Þ교를 말한ö)를 졸ÆÝì 외î의 의ì・Þü의ì 또는 한의ì 면허를 ¿은 
×üÝ 제9øÕ 따른 예비Þ험Õ þ한 ×

e 평¬인증기í의 인증을 ¿은 의Þ・Þ의Þ 또는 한의Þ을 전공Ý는 대Þ 또는 전문대Þ원을 6
¼월 ÷내Õ 졸ÆÝì õ당 Þ위를 ¿을 것으ü 예정된 ×는 제1항제1þ 및 제2þ의 ×을 
¬진 ×ü 본ö. ö만, ý 졸Æ예정Þ기Õ 졸ÆÝì õ당 Þ위를 ¿Åý 면허를 ¿을 Ú 있ö.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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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 제1항Õ÷ 불íÝì ÉÞ 당Þ 평¬인증기í의 인증을 ¿은 의Þ・Þ의Þ 또는 한의Þ을 
전공Ý는 대Þ 또는 전문대Þ원Õ ÉÞ한 ì¿으üÝ ý 대Þ 또는 전문대Þ원을 졸ÆÝ
ì õ당 Þ위를 ¿은 ì¿은 같은 항 제1þ 및 제2þ의 ×을 ¬진 ì¿으ü 본ö.

제54ø(신의료기술평¬위원회의 설Þ 등)
d ü건ýÉ부장관은 신의료기à평¬Õ 관한 ì항을 î의Ý기 위Ýí ü건ýÉ부Õ 신의료기

à평¬위원Þ(÷Ý "위원Þ"ÿ 한ö)를 둔ö.
e 위원Þ는 위원장 1명을 ÿýÝí 20명 ÷내의 위원으ü í성한ö.
f 위원은 ö음  þ의 × 중ÕÝ ü건ýÉ부장관÷ 위ÎÝ거  ̧ È명한ö. ö만, 위원장은 

제1þ 또는 제2þ의 × 중ÕÝ È명한ö.
1. 제28ø제1항Õ 따른 의ìÞ・Þü의ìÞ・한의ìÞÕÝ  Ý천Ý는 ×
2. ü건의료Õ 관한 Þß÷ 풍부한 ×
3. Í비×단체ÕÝ Ý천Ý는 ×
4. 변þì의 ×을 ¬진 ×üÝ ü건의료와 관련된 Æ무Õ 5년 ÷상 종ì한 경½÷ 있는 ×
5. ü건의료정Í 관련 Æ무를 ö당Ýì 있는 ü건ýÉ부 ÍÎ 5  ̄ ÷상의 공무원g 위원

장ü 위원의 È기는 3년으ü Ý되, 연È할 Ú 있ö. ö만, 제3항제5þÕ 따른 공무원의 
경우Õ는 재È기간으ü 한ö.

h 위원의 ×½¬ 빈 때Õ는 Èü 위원을 È명Ýì, Èü È명된 위원의 È기는 È명된 날부ñ 
기산한ö.

i 위원Þ의 î의ì항을 전문É으ü 검ñÝ기 위Ýí 위원ÞÕ 분ý별 전문평¬위원Þ를 둔ö.
j ý ¾Õ 위원Þ・전문평¬위원Þ의 í성 및 운Ç 등Õ 필Ö한 ì항은 ü건ýÉ부Á으ü 정한ö.

0½규241 의료½ 시행규칙 별표3, 별표4

¥ 의료½ ÞÞ규ß [별표 3]
의료기관의 종류별 Þ설기준(제34ø 관련)

Þ설
종þ병원

병원
Ö양병원

Þü병원 한방병원 의원 Þü
의원 한의원 ø산원

1.~11. (생략)
11의2. 
탕전ä

1
(관련 한의ü 진료
ü»을 두ì 탕전
을 Ý는 경우Õ만 

¾춘ö)

1
(관련 한의ü 진료
ü»을 두ì 탕전
을 Ý는 경우Õ만 

¾춘ö)

1
(탕전을 Ý는 
경우Õ만 ¾춘

ö)

1
(탕전을 Ý는 
경우Õ만 ¾

춘ö)

÷Ý (생략)
        ¥ 의료½ ÞÞ규ß [별표 4] 

의료기관의 Þ설규(제34ø 관련)
2. 중환×ä 
  ¬. 병상÷ 300¼ ÷상인 종þ병원은 É원ä 병상 Ú의 100분의 5 ÷상을 중환×ä 병상으

ü 만øõý 한ö.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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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규º별 세부기준
종류 경형 Í형 중형 대형ÍÍ형 ÿ반형

승용
×동ì

¼기량÷ 250ÞÞ(전기×동ì의 경우 최ì정출½÷ 15킬ü와ú) ÷Ý÷ì, 길÷ 3.6ûñ·너비 1.5ûñ·높÷ 2.0ûñ ÷Ý인 것

¼기량÷ 1,000ÞÞ û만÷ì, 길÷ 3.6ûñ·너비 1.6ûñ·높÷ 2.0ûñ ÷Ý인 것

¼기량÷ 1,600ÞÞ û만÷ì, 길÷ 4.7ûñ·너비 1.7ûñ·높÷ 2.0ûñ ÷Ý인 것

¼기량÷ 1,600ÞÞ ÷상 2,000ÞÞ û만÷거,̧ 길÷·너비·높÷ 중 õ² Ý¸ÿ÷ Í형을 ÍüÝ는 것

¼기량÷ 2,000ÞÞ ÷상÷거 ,̧ 길÷·너비·높÷ º두 Í형을 ÍüÝ는 것

  .̧ 중환×ä은 출É을 통제할 Ú 있는 별÷의 단위ü ø¾되õý Ý며, 무정전(無停電) Þ
스템을 ¾Ýõý 한ö.

  ö. 중환×ä의 의ì당Êä은 중환×ä 내 또는 중환×äü ¬까운 곳Õ 있õý 한ö.
  ÿ. 병상 1¼당 면É은 15제곱ûñ ÷상으ü Ý되, 신생Å만을 전öÝ는 중환×ä(÷Ý "신

생Å중환×ä"÷ÿ 한ö)의 병상 1¼당 면É은 5제곱ûñ ÷상으ü 한ö. ÷ 경우 "병상 
1¼당 면É"은 중환×ä 내 간þìä, 당Êä, 청Íä, 기기ýì, 청결ä, æ¼ä, 린넨
ü관ä을 제외한 환× Øç 공간[중환×ä 내Õ 있는 간þì 스Ý÷션(station)ü ý÷
는 병상 면ÉÕ ÿý한ö]을 병상 Úü ¸눈 면É을 말한ö.

  ù. 병상ùö 중Þ공¯ß 의료¬스Þ설, î전÷º니ñ, þ½산Í계ï기, ÉÎÉÚæüÉ기를 
¾Ýì, 병상 Ú의 10퍼센ú ÷상 ¼Ú의 î÷É 동þ혈Ùº니ñ, 병상 Ú의 30퍼센ú 
÷상 ¼Ú의 인공þø기, 병상 Ú의 70퍼센ú ÷상 ¼Ú의 üè기(신생Å중환×äÕ만 
õ당한ö)를 ¾Ýõý 한ö.

  ¼. 중환×ä 1¼ 단위(Unit)당 후두경, õ부½(ù스크 ÿý), î전÷기ý기, 제세동기를 ¾
Ýõý 한ö. ö만, 신생Å중환×ä의 경우Õ는 제세동기 대신 광선기와 집중Þ료기를 
¾Ýõý 한ö.

  ì. 중환×äÕ는 전ö의ì를 둘 Ú 있ö. ö만, 신생Å중환×äÕ는 전ö전문의를 두õý 한ö.
  Å. 전ö간þì를 두되, 간þì 1명당 연평균 1ÿ É원환×Ú는 1.2명(신생Å 중환×ä의 

경우Õ는 1.5명)을 ÍüÝíÝ는 Å니 된ö.
  ×. 중환×äÕ 설ÞÝ는 병상은 ½으ü부ñ 최Í 1.2ûñ ÷상, ö른 병상으ü부ñ 최Í 2

ûñ ÷상 ÷Ýí 설ÞÝíý 한ö.
  ì. 중환×äÕ는 병상 3¼당 1¼ ÷상의 손씻기 Þ설을 설ÞÝíý 한ö.
  카. 중환×äÕ는 ü건ýÉ부장관÷ 정Ý는 기준Õ 따ÿ 병상 10¼당 1¼ ÷상의 ½병ä 

또는 음Ù½병ä을 설ÞÝíý 한ö. ÷ 경우 음Ù½병ä은 최Í 1¼ ÷상 설ÞÝ
íý 한ö.

0½규251 자동차관리½ 시행규칙

제2ø(×동ì의 종별 í분) ½ 제3ø제2항 및 제3항Õ 따른 ×동ì의 종류는 ý 규º별 세부
기준 및 ç형별 세부기준Õ 따ÿ 별표 1ü 같÷ í분한ö.
¥ ×동ì관½½ ÞÞ규ß [별표 1]  

×동ì의 종류(제2ø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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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류 경형 Í형 중형 대형ÍÍ형 ÿ반형
승þ

×동ì

¼기량÷ 1,000ÞÞ û만÷ì, 길÷ 3.6ûñ·너비 1.6ûñ·높÷ 2.0ûñ ÷Ý인 것 승ì정원÷ 15인 ÷Ý÷ì, 길÷ 4.7ûñ·너비 1.7ûñ·높÷ 2.0ûñ ÷Ý인 것

승ì정원÷ 16인 ÷상 35인 ÷Ý÷거 ,̧ 길÷·너비·높÷ 중 õ² Ý¸ÿ÷ Í형을 ÍüÝì, 길÷¬ 9ûñ û만인 것

승ì정원÷ 36인 ÷상÷거 ,̧ 길÷·너비·높÷ º두 Í형을 ÍüÝì, 길÷¬ 9ûñ ÷상인 것

Ö¼
×동ì

¼기량÷ 250ÞÞ(전기×동ì의 경우 최ì정출½÷ 15킬ü와ú) ÷Ý÷ì, 길÷ 3.6ûñ·너비 1.5ûñ·높÷ 2.0ûñ ÷Ý인 것

¼기량÷ 1,000ÞÞ û만÷ì, 길÷ 3.6ûñ·너비 1.6ûñ·높÷ 2.0ûñ ÷Ý인 것

최대É재량÷ 1톤 ÷Ý÷ì, 총중량÷ 3.5톤 ÷Ý인 것
최대É재량÷ 1톤 Íü 5톤 û만÷거 ,̧ 총중량÷ 3.5톤 Íü 10톤 û만인 것

최대É재량÷ 5톤 ÷상÷거 ,̧ 총중량÷ 10톤 ÷상인 것

ûÚ
×동ì

¼기량÷ 1,000ÞÞ û만÷ì, 길÷ 3.6ûñ·너비1.6ûñ·높÷ 2.0ûñ ÷Ý인 것 총중량÷ 3.5톤 ÷Ý인 것 총중량÷ 3.5톤 Íü 10톤 û만인 것 총중량÷ 10톤 ÷상인 것
÷륜

×동ì
¼기량÷ 50ÞÞ û만(최ì정출½ 4킬ü와ú ÷Ý)인 것 ¼기량÷ 100ÞÞ ÷Ý(최ì정출½ 11킬ü와ú ÷Ý)인 것

¼기량÷ 100ÞÞ Íü 260ÞÞ ÷Ý(최ì정출½ 11킬ü와ú Íü 15킬ü와ú ÷Ý)인것

¼기량÷ 260ÞÞ(최ì정출½ 15킬ü와ú)를 ÍüÝ는 것

2. ç형별 세부기준
종류 ç형별 세부기준

승용
×동ì

ÿ반형 2¼ 내É 4¼의 문÷ 있ì, 전후 2열 또는 3열의 좌Þ을 í비한 ç선형인 것
승용¼Ö¼형 ìäÍÕ Ö¼을 É재Ý÷ý 장Þ된 것

ö»É형 후ÀÈ형÷거  ̧ 4륜í동장Þ 또는 ì동제한장Þ를 ¾Ý는 등 험ü운Þ÷ 용÷한 íøü 설
계된 ×동ìüÝ ÿ반형 및 승용¼Ö¼형÷ Å닌 것

기Ð형 위 õ² 형Õ÷ ÎÝÉ Å니Ý는 승용×동ì인 것
승þ

×동ì
ÿ반형 ü»É÷ í½운송용인 것
ûÚ형 û정한 용÷(장의·헌혈·í ·̄ü÷·î핑 등)를 ¬진 것

Ö¼
×동ì

ÿ반형 ü통의 Ö¼운송용인 것
덤프형 É재ý을 원동기의 힘으ü 기울í É재¼을 중½Õ 의Ýí 쉽게 û끄ÿ뜨½는 íø의 Ö¼

운송용인 것
밴형 É붕íø의 덮¼¬ 있는 Ö¼운송용인 것

ûÚ용÷형 û정한 용÷를 위Ýí ûÚ한 íøü Ý거 ,̧ 기í를 장Þ한 것으üÝ 위 õ² 형Õ÷ ÎÝ
É Å니Ý는 Ö¼운송용인 것

ûÚ
×동ì

견인형 피견인ì의 견인을 전용으ü Ý는 íø인 것
í난형 ì장·ìì 등으ü 운Þ÷ 곤란한 ×동ì를 í난·견인 할 Ú 있는 íø인 것

ûÚ용÷형 위 õ² 형Õ÷ ÎÝÉ Å니Ý는 ûÚ용÷용인 것
÷륜

×동ì ÿ반형 ×전거ü부ñ 진Ö한 íøüÝ ì¿ 또는 Í량의 Ö¼을 운송Ý기 위한 것

 ûÚ형 경ü·æĀ 또는 운전을 즐기기 위한 경쾌한 íø인 것
기Ð형 3륜 ÷상인 것으üÝ 최대É재량÷ 100kg÷Ý인 것

 ※ 비ì
 1. 위 표 제1þ 및 제2þÕ 따른 Ö¼×동ì 및 ÷륜×동ì의 ¼위는 ö음  »의 기준Õ 

따른ö.
   ¬. Ö¼×동ì : Ö¼을 운송Ý기 ÉþÝ게 ¼÷ 면É÷ 최Í 2제곱ûñ ÷상(Í형·경형

Ö¼×동ìüÝ ÷동용 음ß판ý 용÷인 경우Õ는 0.5제곱ûñ ÷상, ý ¾Õ ûÚ용
÷형의 경형Ö¼×동ì는 1제곱ûñ ÷상을 말한ö)인 Ö¼É재공간을 ¾춘 ×동ìü
Ý ö음  þ의 1Õ õ당Ý는 ×동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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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승ì공간ü Ö¼É재공간÷ 분½되õ 있는 ×동ìüÝ Ö¼É재공간의 윗부분÷ ¼방
된 íø의 ×동ì, ç류·¬스 등을 운반Ý기 위한 É재ý을 설Þ한 ×동ì 및 Ö¼을 
ãì 내½는 문을 ¾춘 É재ý÷ 설Þ된 ×동ì(íø·장Þ의 변경을 통Ýí Ö¼É재
공간Õ 덮¼¬ 설Þ된 ×동ì를 ÿý한ö)

    2) 승ì공간ü Ö¼É재공간÷ 동ÿ ìä내Õ 있으면Ý Ö¼의 ÷동을 방ÉÝ기 위õ 
½을 설Þ한 ×동ìüÝ Ö¼É재공간의 ¼÷면É÷ 승ì공간의 ¼÷면É(운전Þ÷ 있
는 열의 ¼÷면É을 ÿý한ö)üö 넓은 ×동ì

    3) Ö¼을 운송Ý는 기·을 ¾Ýì ×체ÉÝ 기Ð ØÆ을 ÚÞ할 Ú 있는 설비를 ý께 ¾
춘 ×동ì

  .̧ ½ 제3ø제1항제5þÕÝ "ý와 çì한 íøü 되õ 있는 ×동ì"란 승용×동ìÕ õ당
ÝÉ Ï는 ×동ìüÝ ö음의 õ² Ý¸Õ õ당Ý는 ×동ì를 말한ö.

   1) ÷륜인 ×동ìÕ ïì를 붙인 ×동ì
   2) 내연기관을 ÷용한 동½À생장Þ를 ì용Ýì, ø향장Þ의 øØ방ß, 동½전달방ß 또는 

냉방ß 등÷ ÷륜×동ì와 çì한 íøü 되õ 있는 ü륜 또는 ì륜의 ×동ì
   3) 전동기를 ÷용한 동½À생장Þ를 ì용Ý는 ü륜 또는 ì륜의 ×동ì
 2. 위 표 제1þÕ 따른 규º별 세부기준Õ 대Ýí는 ö음  »의 기준을 É용한ö.
  ¬. ì용연료의 종류¬ 전기인 ×동ì의 경우Õ는 ýÚ 기준 중 길÷·너비·높÷Õ 따ÿ 규

º를 í분Ýì,<환경친ÖÉ×동ì의 ¼À 및 ü¯Î진Õ 관한 ½률=제2ø제5þÕ 따
른 Ý÷브½ü×동ì는 ýÚ 기준 중 ¼기량ü 길÷·너비·높÷Õ 따ÿ 규º를 í분한ö.

  .̧ ýÚ의 기준중 Ý¸¬ Ø은 규ºÕ õ당되ì ö른 Ý¸¬ 큰 규ºÕ õ당되면 큰 규º
ü í분한ö.

  ö. ÷륜×동ì의 최ì정출½(maximum continuous rated power)은 í동전동기의 최대의 
부Ý(負荷, load)상ÜÕÝ ï정된 출½을 말한ö. 

0½규261 자동차손해배상ü장½ 시행령

제2ø(건설기계의 ¼위)

<×동ì손õ¼상 ü장½=(÷Ý "½"÷ÿ 한ö) 제2ø제1þÕÝ "<건설기계관½½=의 É용
을 ¿는 건설기계 중 대통ÁÁ으ü 정Ý는 것"÷란 ö음  þ의 것을 말한ö.
1. 덤프úĀ
2. Ð÷õß 기중기
3. 콘크½úüÝúĀ
4. úĀÉ재ß 콘크½ú펌프
5. úĀÉ재ß Å스팔ú살ÿ기
6. Ð÷õß Āí기
7.<건설기계관½½ ÞÞÁ=별표 1 제26þÕ 따른 ûÚ건설기계 중 ö음  »의 ûÚ건설기계
 ¬. úĀÉ게ì
 .̧ ÷üüÚúĀ
 ö. ù면ï정장비(ù면ï정장Þ를 ¬진 ×üß인 것을 말한ö)
제3ø(책Çü험® 등)

d ½ 제5ø제1항Õ 따ÿ ×동ìüç×¬ ¬ÉÝíý Ý는 ÍÈü험 또는 ÍÈ공제(÷Ý "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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Èü험등"÷ÿ 한ö)의 ü험® 또는 공제®(÷Ý "ÍÈü험®"÷ÿ 한ö)은 피õ× 1명당 
ö음  þ의 ®æü 같ö.
1. ìý한 경우Õ는 1ö5천만원의 ¼위ÕÝ 피õ×Õ게 À생한 손õæ. ö만, ý손õæ÷ 

2천만원 û만인 경우Õ는 2천만원으ü 한ö.
2. 부상한 경우Õ는 별표 1ÕÝ 정Ý는 ®æ의 ¼위ÕÝ 피õ×Õ게 À생한 손õæ. ö만, 

ý 손õæ÷ ½ 제15ø제1항Õ 따른 ×동ìü험진료Ú¬(診療酬價)Õ 관한 기준(÷Ý "
×동ìü험진료Ú¬기준"÷ÿ 한ö)Õ 따ÿ 산출한 진료비 õ당æÕ û달Ý는 경우Õ는 
별표 1ÕÝ 정Ý는 ®æ의 ¼위ÕÝ ý 진료비 õ당æ으ü 한ö.

3. 부상Õ 대한 Þ료를 ù친 후 더 ÷상의 Þ료효ü를 기대할 Ú Çì ý 증상÷ ì정된 
상ÜÕÝ ý 부상÷ 원인÷ 되õ 신체의 장å(÷Ý "후ç장å"ÿ 한ö)¬ 생긴 경우Õ
는 별표 2ÕÝ 정Ý는 ®æ의 ¼위ÕÝ 피õ×Õ게 À생한 손õæ

e 동ÿ한 ììü 제1항  þ의 ®æ을 É¯할 둘 ÷상의 ìç¬ 생긴 경우Õ는 ö음  þ
의 방½Õ 따ÿ ÍÈü험®을 É¯한ö.
1. 부상한 ×¬ Þ료 중 ý 부상÷ 원인÷ 되õ ìý한 경우Õ는 제1항제1þ와 같은 항 

제2þÕ 따른 한÷®æ의 þ산æ ¼위ÕÝ 피õ×Õ게 À생한 손õæ 
2. 부상한 ×Õ게 후ç장å¬ 생긴 경우Õ는 제1항제2þ와 같은 항 제3þÕ 따른®æ의 

þ산æ
3. 제1항제3þÕ 따른 ®æ을 É¯한 후 ý 부상÷ 원인÷ 되õ ìý한 경우Õ는 제1항제

1þÕ 따른 ®æÕÝ 같은 항 제3þÕ 따른 ®æ 중 ìý한 날 ÷후Õ õ당Ý는 손õ
æ을 뺀 ®æ

f ½ 제5ø제2항ÕÝ "대통ÁÁ으ü 정Ý는 ®æ"÷란 ìì 1건당 2천만원의 ¼위ÕÝ ììü 
인Ýí 피õ×Õ게 À생한 손õæ을 말한ö.

0½규271 장애인ý지½ 시행규칙

제2ø(장å인의 장å 정÷ 등)

d<장å인ýÉ½ ÞÞÁ=(÷Ý "Ç"÷ÿ 한ö) 제2ø제2항Õ 따른 장å 정÷는 별표 1ü 같ö.
e ü건ýÉ부장관은 제1항Õ 따른 장å 정÷의 í체É인 판정기준을 정Ýí ìÞ할 Ú 있ö.

0½규281 장애인ý지½ 시행령

제2ø(장å인의 종류 및 기준)

d<장å인ýÉ½=(÷Ý "½"÷ÿ 한ö) 제2ø제2항  þ 외의 부분ÕÝ "대통ÁÁ으ü 정
Ý는 장å의 종류 및 기준Õ õ당Ý는 ×"란 별표 1ÕÝ 정한 ì¿을 말한ö.

e 장å의 정÷는 ü건ýÉ부Á으ü 정한ö.

0½규291 전자서명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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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ø(정의)

2. "전×Ý명"÷란 ö음  »의 ì항을 ¸Ð내는 ó ÷용Ý기 위Ýí 전×문ÝÕ 첨부되거¸ 
논½É으ü 결þ된 전×É 형Ü의 정ü를 말한ö.

 ¬. Ý명×의 신원
 .̧ Ý명×¬ õ당 전×문ÝÕ Ý명ÝÆö는 ìä

0½규301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½률

제2ø(Ā행 등)

d í제 <2016.1.6.>
e 2명 ÷상÷ 공동Ýí ö음  þ의 죄를 ¼한 ì¿은<형½= õ당 ø항ÕÝ 정한 형의 

2분의 1까É ¬중한ö.
1.<형½=제260ø제1항(ĀÞ), 제283ø제1항(협½), 제319ø(ü거îÉ, 퇴거불응) 또는 제

366ø(재¼손괴 등)의 죄
2.<형½=제260ø제2항(존ÎĀÞ), 제276ø제1항(체ÿ, ¼®), 제283ø제2항(존Î협½) 

또는 제324ø제1항(½Ö)의 죄
3.<형½=제257ø제1항(상õ)・제2항(존Î상õ), 제276ø제2항(존Î체ÿ, 존Î¼®) 또는 

제350ø(공갈)의 죄
f ÷ ½(<형½= õ당 ø항 및  õ당 ø항의 상÷¼, ûÚ¼, 상÷ûÚ¼,  õ당 ø항

의 상÷¼의 ûÚ¼, ûÚ¼의 ûÚ¼, 상÷ûÚ¼의 ûÚ¼을 ÿý한ö)을 위반Ýí 2Þ 
÷상 징î형을 ¿은 ì¿÷ öÞ 제2항  þÕ 규정된 죄를 ¼Ýí 누¼(累犯)으ü Ü벌
할 경우Õ는 ö음  þ의 í분Õ 따ÿ ¬중Ü벌한ö.
1. 제2항제1þÕ 규정된 죄를 ¼한 ì¿: 7년 ÷Ý의 징î
2. 제2항제2þÕ 규정된 죄를 ¼한 ì¿: 1년 ÷상 12년 ÷Ý의 징î
3. 제2항제3þÕ 규정된 죄를 ¼한 ì¿: 2년 ÷상 20년 ÷Ý의 징î

g 제2항ü 제3항의 경우Õ는<형½=제260ø제3항 및 제283ø제3항을 É용ÝÉ Å니한ö.
제3ø(집단적 Ā행 등)

d í제 <2016.1.6.>
e í제 <2006.3.24.>
f í제 <2016.1.6.>
g ÷ ½(<형½= õ당 ø항 및  õ당 ø항의 상÷¼, ûÚ¼, 상÷ûÚ¼,  õ당 ø항

의 상÷¼의 ûÚ¼, ûÚ¼의 ûÚ¼, 상÷ûÚ¼의 ûÚ¼을 ÿý한ö)을 위반Ýí 2Þ 
÷상 징î형을 ¿은 ì¿÷ öÞ ö음  þ의 죄를 ¼Ýí 누¼으ü Ü벌할 경우Õ는 ö
음  þ의 í분Õ 따ÿ ¬중Ü벌한ö.
1.<형½=제261ø(ûÚĀÞ)(제260ø제1항의 죄를 ¼한 경우Õ 한정한ö), 제284ø(ûÚ

협½)(제283ø제1항의 죄를 ¼한 경우Õ 한정한ö), 제320ø(ûÚü거îÉ) 또는 제369
ø제1항(ûÚ손괴)의 죄: 1년 ÷상 12년 ÷Ý의 징î

2.<형½=제261ø(ûÚĀÞ)(제260ø제2항의 죄를 ¼한 경우Õ 한정한ö), 제278ø(ûÚ
체ÿ, ûÚ¼®)(제276ø제1항의 죄를 ¼한 경우Õ 한정한ö), 제284ø(ûÚ협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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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3ø제2항의 죄를 ¼한 경우Õ 한정한ö) 또는 제324ø제2항(½Ö)의 죄: 2년 ÷상 
20년 ÷Ý의 징î

3.<형½=제258ø의2제1항(ûÚ상õ), 제278ø(ûÚ체ÿ, ûÚ¼®)(제276ø제2항의 죄를 
¼한 경우Õ 한정한ö) 또는 제350ø의2(ûÚ공갈)의 죄: 3년 ÷상 25년 ÷Ý의 징î

제4ø(단체등의 í성·활동)

d ÷ ½Õ 규정된 ¼죄를 »É으ü Ý는 단체 또는 집단을 í성Ý거  ̧ýÿ한 단체 또는 집
단Õ ¬ÉÝ거  ̧ý í성원으ü 활동한 ì¿은 ö음  þ의 í분Õ 따ÿ Ü벌한ö.
1. Ú괴(首魁): ì형, 무기 또는 10년 ÷상의 징î
2. 간부: 무기 또는 7년 ÷상의 징î
3. Ú괴・간부 외의 ì¿: 2년 ÷상의 ç기징î

e 제1항의 단체 또는 집단을 í성Ý거  ̧ýÿ한 단체 또는 집단Õ ¬É한 ì¿÷ 단체 또는 
집단의 위½을 üÞÝ거  ̧ 단체 또는 집단의 존Î・çÉ를 위Ýí ö음  þ의 õ² Ý
¸Õ õ당Ý는 죄를 ¼ÝÆ을 때Õ는 ý 죄Õ 대한 형의 장기(長期) 및 단기 (短期)의 2분
의 1까É ¬중한ö.
1.<형½=Õ 따른 죄 중 ö음  »의 죄
 ¬.<형½=제8장 공무방õÕ 관한 죄 중 제136ø(공무집Þ방õ), 제141ø(공용Ý류 등의 

무효, 공용¼의 파괴)의 죄
 .̧<형½=제24장 살인의 죄 중 제250ø제1항(살인), 제252ø(ÎÑ, 승¹Õ 의한살인 

등), 제253ø(위계 등Õ 의한 ÎÑ살인 등), 제255ø(예비, 음º)의 죄
 ö.<형½=제34장 신용, Æ무와 경ýÕ 관한 죄 중 제314ø(Æ무방õ), 제315ø(경ý, 

É찰의 방õ)의 죄
 ÿ.<형½=제38장 절÷와 ½÷의 죄 중 제333ø(½÷), 제334ø(ûÚ½÷), 제335ø(준½

÷), 제336ø(인질½÷), 제337ø(½÷상õ, Þ상), 제339ø(½÷½간), 제340ø제1항(õ
상½÷)・제2항(õ상½÷상õ 또는 Þ상), 제341ø(상÷¼), 제343ø(예비, 음º)의 죄

2. 제2ø 또는 제3ø의 죄(<형½= õ당 ø항의 상÷¼, ûÚ¼, 상÷ûÚ¼을 ÿý한ö)
f Ð인Õ게 제1항의 단체 또는 집단Õ ¬É할 것을 ½ÖÝ거  ̧ 권ç한 ì¿은 2년 ÷상의 

ç기징îÕ Ü한ö.
g 제1항의 단체 또는 집단을 í성Ý거  ̧ ýÿ한 단체 또는 집단Õ ¬ÉÝí ý 단체 또는 

집단의 존Î・çÉ를 위Ýí ®품을 º집한 ì¿은 3년 ÷상의 ç기징îÕ Ü한ö.

0½규311 한의약육성½

제2ø(정의)

÷ ½ÕÝ ì용Ý는 용õ의 뜻은 ö음ü 같ö.
1. "한의þ"÷란 우½의 선øøü부ñ 전통É으ü 내¼æ는 한의Þ(韓醫學)을 기Íü 한 한방

의료Þ위와 ÷를 기Íü Ýí üÞÉ으ü 응용ㆍ¼À한 한방의료Þ위(÷Ý "한방의료"ÿ 
한ö) 및 한þì(韓藥事)를 말한ö.

2. "한þì"란 한þ의 생산[한þ재(韓藥材) 재¼를 ÿý한ö]ㆍ¬공ㆍ제øㆍø제ㆍÚÉㆍ판ý
ㆍ¼정ㆍü관 또는 ý ¾Õ 한þÞ 기àÕ 관련된 ì항을 말한ö.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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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한의þ기à"÷란 한의þ을 ÿýÝí 한þ제제(한þ제제, 한þ을 한방 원½Õ 따ÿ 제ø한 
것을 말한ö. ÷Ý 제5þÕÝ 같ö) 및 한þ재 재¼(우Ú 품종 ¼À을 ÿý한ö)ㆍ제øㆍç
통ㆍü관 등 한의þü 관련한 º든 상품 및 Ý비스Õ 관련된 기àüÝ 대통ÁÁ으ü 정Ý
는 것을 말한ö.

4. "한þ"÷란 동¼ㆍß¼ 또는 광¼ÕÝ Ì취된 것으üÝ üü 원형대ü 건øㆍ절단 또는 정
제된 생þ(生藥)을 말한ö.

5. "한þ재"란 한þ 또는 한þ제제를 제øÝ기 위Ýí ì용되는 원료 þ재를 말한ö.

0½규321 형½

제24장 살인의 죄

제250ø(살인, 존Î살해)

d ì¿을 살õ한 ×는 ì형, 무기 또는 5년 ÷상의 징îÕ Ü한ö.
e ×기 또는 ¼우×의 Ê계존Î을 살õ한 ×는 ì형, 무기 또는 7년 ÷상의 징îÕ Ü한ö.
제251ø í제<2023.8.8.>
Ê계존Î÷ Þ×을 은폐Ý기 위Ý거  ̧ 양è할 Ú Ç음을 예상Ý거  ̧ û히 참Ø할 만한 동기
ü 인Ýí 분만중 또는 분만Ê후의 ÇÅ를 살õ한 때Õ는 10년 ÷Ý의 징îÕ Ü한ö.
제252ø(ÎÑ, 승¹에 의한 살인등)

d ì¿의 ÎÑ 또는 승¹을 ¿Å ý를 살õ한 ×는 1년 ÷상 10년 ÷Ý의 징îÕ Ü한ö.
e ì¿을 교ì 또는 방øÝí ×살Ý게 한 ×÷ 제1항의 형Õ Ü한ö.
제253ø(위계등에 의한 ÎÑ살인등)

전ø의 경우Õ 위계 또는 위½으ü써 ÎÑ 또는 승¹Ý게 Ý거  ̧ ×살을 결의Ý게 한 때Õ는 
제250ø의 예Õ 의한ö.
제254ø(미수¼)

제250ø, 제252ø 및 제253ø의 ûÚ¼은 Ü벌한ö.
제255ø(예비, 음º)

제250ø와 제253ø의 죄를 ¼할 »É으ü 예비 또는 음º한 ×는 10년 ÷Ý의 징îÕ Ü한ö.
제256ø(×격정É의 병과)

제250ø, 제252ø 또는 제253ø의 경우Õ ç기징îÕ Ü할 때Õ는 10년 ÷Ý의 ×정É를 
병ü할 Ú 있ö.
제25장 상해와 Ā행의 죄

제257ø(상해, 존Î상해)

d ì¿의 신체를 상õ한 ×는 7년 ÷Ý의 징î, 10년 ÷Ý의 ×정É 또는 1천만원 ÷Ý의 
벌®Õ Ü한ö.

e ×기 또는 ¼우×의 Ê계존ÎÕ 대Ýí 제1항의 죄를 ¼한 때Õ는 10년 ÷Ý의 징î 또는 
1천500만원 ÷Ý의 벌®Õ Ü한ö.

f 전 2항의 ûÚ¼은 Ü벌한ö.
제258ø(중상해, 존Î중상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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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 ì¿의 신체를 상õÝí 생명Õ 대한 위험을 À생Ý게 한 ×는 1년 ÷상 10년 ÷Ý의 징
îÕ Ü한ö.

e 신체의 상õü 인Ýí 불í 또는 불Þ  ̧난Þ의 질병Õ ÷르게 한 ×÷ 전항의 형ü 같ö
f ×기 또는 ¼우×의 Ê계존ÎÕ 대Ýí 전2항의 죄를 ¼한 때Õ는 2년 ÷상 15년 ÷Ý의 

징îÕ Ü한ö.
제258ø의2(특수상해)

d 단체 또는 ö중의 위½을 ü÷거  ̧ 위험한 ¼건을 휴대Ýí 제257ø제1항 또는 제2항의 
죄를 ¼한 때Õ는 1년 ÷상 10년 ÷Ý의 징îÕ Ü한ö.

e 단체 또는 ö중의 위½을 ü÷거  ̧ 위험한 ¼건을 휴대Ýí 제258ø의 죄를 ¼한 때Õ는 
2년 ÷상 20년 ÷Ý의 징îÕ Ü한ö.

f 제1항의 ûÚ¼은 Ü벌한ö.
제259ø(상해Þ사)

d ì¿의 신체를 상õÝí ìýÕ ÷르게 한 ×는 3년 ÷상의 ç기징îÕ Ü한ö.
e ×기 또는 ¼우×의 Ê계존ÎÕ 대Ýí 전항의 죄를 ¼한 때Õ는 무기 또는 5년 ÷상의 

징îÕ Ü한ö.
제260ø(Ā행, 존ÎĀ행)

d ì¿의 신체Õ 대Ýí ĀÞ을 ¬한 ×는 2년 ÷Ý의 징î, 500만원 ÷Ý의 벌®,í류 또는 
ü료Õ Ü한ö.

e ×기 또는 ¼우×의 Ê계존ÎÕ 대Ýí 제1항의 죄를 ¼한 때Õ는 5년 ÷Ý의 징î 또는 
700만원 ÷Ý의 벌®Õ Ü한ö.

f 제1항 및 제2항의 죄는 피õ×의 명Þ한 의ìÕ 반Ýí 공Í를 제기할 Ú Çö.
제261ø(특수Ā행)

단체 또는 ö중의 위½을 ü÷거  ̧위험한 ¼건을 휴대Ýí 제260ø제1항 또는 제2항의 죄를 
¼한 때Õ는 5년 ÷Ý의 징î 또는 1천만원 ÷Ý의 벌®Õ Ü한ö.
제262ø(Ā행Þ사상)

전2ø의 죄를 ¼Ýí ì¿을 ìý÷  ̧상õÕ ÷르게 한때Õ는 제257ø 내É 제259ø의 예Õ 
의한ö.
제263ø(동Þ¼)

ø¾Þ위¬ 경þÝí 상õ의 결ü를 À생Ý게 한 경우Õ 있õÝ 원인된 Þ위¬ 판명되É Å
니한 때Õ는 공동정¼의 예Õ 의한ö.
제264ø(상습¼)

상÷으ü 제257ø, 제258ø, 제258ø의2, 제260ø 또는 제261ø의 죄를 ¼한 때Õ는 ý 죄Õ 
정한 형의 2분의 1까É ¬중한ö.
제265ø(×격정É의 병과)

제257ø제2항, 제258ø, 제258ø의2, 제260ø제2항, 제261ø 또는 전ø의 경우Õ는 10년 
÷Ý의 ×정É를 병ü할 Ú 있ö.
제26장 과실Þ사상의 죄

제266ø(과실Þ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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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 üäü 인Ýí ì¿의 신체를 상õÕ ÷르게 한 ×는 500만원 ÷Ý의 벌®, í류 또는 
ü료Õ Ü한ö.

e 제1항의 죄는 피õ×의 명Þ한 의ìÕ 반Ýí 공Í를 제기할 Ú Çö.
제267ø(과실Þ사)

üäü 인Ýí ì¿을 ìýÕ ÷르게 한 ×는 2년 ÷Ý의 ®ì 또는 700만원 ÷Ý의 벌®Õ Ü한ö.
제268ø(업무상과실·중과실 Þ사상)

Æ무상üä 또는 중대한 üäü 인Ýí ì¿을 ìý÷  ̧ 상õÕ ÷르게 한 ×는 5년 ÷Ý의 
®ì 또는 2천만원 ÷Ý의 벌®Õ Ü한ö.
제32장 강간과 추행의 죄

제297ø(강간)

ĀÞ 또는 협½으ü ì¿을 ½간한 ×는 3년 ÷상의 ç기징îÕ Ü한ö.
제297ø의2(유사강간)

ĀÞ 또는 협½으ü ì¿Õ 대Ýí í½, 항문 등 신체(성기는 제외한ö)의 내부Õ 성기를 ³
거  ̧ 성기, 항문Õ 손¬Ā 등 신체(성기는 제외한ö)의 ÿ부 또는 ÷í를 ³는 Þ위를 한 ì
¿은 2년 ÷상의 ç기징îÕ Ü한ö.
제298ø(강제추행)

ĀÞ 또는 협½으ü ì¿Õ 대Ýí ÝÞ을 한 ×는 10년 ÷Ý의 징î 또는 1천500만원 ÷Ý
의 벌®Õ Ü한ö.
제299ø(준강간, 준강제추행)

ì¿의 î신상ä 또는 항거불·의 상Ü를 ÷용Ýí 간음 또는 ÝÞ을 한 ×는 제297ø, 제
297ø의2 및 제298ø의 예Õ 의한ö.
제300ø(미수¼)

제297ø, 제297ø의2, 제298ø 및 제299ø의 ûÚ¼은 Ü벌한ö.
제301ø(강간등 상해·Þ상)

제297ø, 제297ø의2 및 제298ø부ñ 제300ø까É의 죄를 ¼한 ×¬ ì¿을 상õÝ거  ̧ 상
õÕ ÷르게 한 때Õ는 무기 또는 5년 ÷상의 징îÕ Ü한ö.
제301ø의2(강간등 살인·Þ사)

제297ø, 제297ø의2 및 제298ø부ñ 제300ø까É의 죄를 ¼한 ×¬ ì¿을 살õ한 때Õ는 
ì형 또는 무기징îÕ Ü한ö. ìýÕ ÷르게 한 때Õ는 무기 또는 10년 ÷상의 징îÕ Ü한ö.
제302ø(미성년×등에 대한 간음)

û성년× 또는 î신ûþ×Õ 대Ýí 위계 또는 위½으ü써 간음 또는 ÝÞ을 한 ×는 5년 ÷
Ý의 징îÕ Ü한ö.
제303ø(업무상위력등에 의한 간음)

d Æ무, ì용 기Ð 관계ü 인Ýí ×기의 üþ 또는 ¼ø을 ¿는 ì¿Õ 대Ýí 위계 또는 
위½으ü써 간음한 ×는 7년 ÷Ý의 징î 또는 3천만원 ÷Ý의 벌®Õ Ü한ö.

e ½률Õ 의Ýí í®된 ì¿을 ¼þÝ는 ×¬ ý ì¿을 간음한 때Õ는 10년 ÷Ý의 징î
Õ Ü한ö.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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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05ø(미성년×에 대한 간음, 추행)

d 13세 û만의 ì¿Õ 대Ýí 간음 또는 ÝÞ을 한 ×는 제297ø, 제297ø의2, 제298ø, 제
301ø 또는 제301ø의2의 예Õ 의한ö.

e 13세 ÷상 16세 û만의 ì¿Õ 대Ýí 간음 또는 ÝÞ을 한 19세 ÷상의 ×는 제297ø, 
제297ø의2, 제298ø, 제301ø 또는 제301ø의2의 예Õ 의한ö.

제305ø의2(상습¼)

상÷으ü 제297ø, 제297ø의2, 제298ø부ñ 제300ø까É, 제302ø, 제303ø 또는 제305ø
의 죄를 ¼한 ×는 ý 죄Õ 정한 형의 2분의 1까É ¬중한ö.
제38장 절÷와 강÷의 죄

제339ø(강÷강간)

½÷¬ ì¿을 ½간한 때Õ는 무기 또는 10년 ÷상의 징îÕ Ü한ö.

0½규331 호스피스·완화의료 및 Ç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 결정에 관한 ½률

제1ø(»적)

÷ ½은 þ스피스ㆍ완Ö의료와 È종ü정Õ 있는 환×의 연명의료와 연명의료중단등결정 및 
ý ÷ÞÕ 필Ö한 ì항을 규정ý으ü써 환×의 최선의 ÷ø을 ü장Ýì ×기결정을 존중Ýí 
인간으üÝ의 존Åü ¬Þ를 üþÝ는 것을 »É으ü 한ö.
제2ø(정의)

÷ ½ÕÝ ì용Ý는 용õ의 뜻은 ö음ü 같ö.
1. "È종ü정"÷란 Þ생의 ¬·성÷ Çì, Þ료Õ÷ 불íÝì Þý되É Å니Ý며, ¯Î÷ü 

증상÷ ÆÖ되õ ìýÕ È½한 상Ü를 말한ö.
2. "È종ü정Õ 있는 환×"란 제16øÕ 따ÿ ö당의ì와 õ당 분ý의 전문의 1명으ü부ñ 

È종ü정Õ 있ö는 의ÞÉ 판단을 ¿은 ×를 말한ö.
3. "말기환×(o期患者)"란 ÉþÉ인 Þ료Õ÷ 불íÝì 근원É인 Þý의 ¬·성÷ Çì Øì 

증상÷ ÆÖ되õ ü건ýÉ부Á으ü 정Ý는 절ì와 기준Õ 따ÿ ö당의ì와 õ당 분ý의 전
문의 1명으ü부ñ Ú¼월 ÷내Õ ìý할 것으ü 예상되는 진단을 ¿은 환×를 말한ö.

4. "연명의료"란 È종ü정Õ 있는 환×Õ게 Ý는 î폐Í생à, 혈æ þÞ, 항Ø제 þí, 인공
þø기 í용 및 ý ¾Õ 대통ÁÁ으ü 정Ý는 의ÞÉ ÞàüÝ Þ료효ü Ç÷ È종ü정
의 기간만을 연장Ý는 것을 말한ö.

5. "연명의료중단등결정"÷란 È종ü정Õ 있는 환×Õ 대한 연명의료를 ÞÞÝÉ Å니Ý거¸ 
중단Ý기ü Ý는 결정을 말한ö.

6. "þ스피스ㆍ완Ö의료"(÷Ý "þ스피스"ÿ 한ö)란 ö음  »의 õ² Ý¸Õ õ당Ý는 질
환으ü 말기환×ü 진단을 ¿은 환× 또는 È종ü정Õ 있는 환×(÷Ý "þ스피스대상환×
"ÿ 한ö)와 ý ¬ùÕ게 통증ü 증상의 완Ö 등을 ÿý한 신체É, î½ìÞÉ, ÇÉ Ç
îÕ 대한 종þÉ인 평¬와 Þ료를 »É으ü Ý는 의료를 말한ö.

 ¬. Ø
 .̧ 후천성면î결핍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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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ö. 만성 폐쇄성 þø기질환
 ÿ. 만성 간경Ö
 ù. ý ¾Õ ü건ýÉ부Á으ü 정Ý는 질환
7. "ö당의ì"란<의료½=Õ 따른 의ìüÝ 말기환× 또는 È종ü정Õ 있는 환×(÷Ý "말

기환×등"÷ÿ 한ö)를 ÊÙ 진료Ý는 의ì를 말한ö.
8. "연명의료계ßÝ"란 말기환×등의 의ìÕ 따ÿ ö당의ì¬ 환×Õ 대한 연명의료중단등결

정 및 þ스피스Õ 관한 ì항을 계ßÝí 문Ý(전×문Ý를 ÿý한ö)ü Ø성한 것을 말한ö.
9. "ì전연명의료의향Ý"란 19세 ÷상인 ì¿÷ ×신의 연명의료중단등결정 및 þ스피스Õ 

관한 의ì를 ÊÙ문Ý(전×문Ý를 ÿý한ö)ü Ø성한 것을 말한ö.
제37ø(ü험 등의 불÷ø ®É)

÷ ½Õ 따른 연명의료중단등결정 및 ý ÷Þ으ü ìý한 ì¿ü ü험®ÚÁ인 또는 연®Ú
¯×를 ü험® 또는 연®¯í É  ̄Þ 불½Ý게 대우ÝíÝ는 Å니 된ö.

0½규341 화재로 인한 재해ü상과 ü험가È에 관한 ½률

제2ø(정의)

÷ ½ÕÝ ì용Ý는 용õ의 뜻은 ö음ü 같ö.
1. "손õü험Þì"란<ü험Æ½=제4øÕ 따른 Ö재ü험Æ의 허¬를 ¿은 ×를 말한ö.
2. "ûþ부Ö재ü험"÷란 Ö재ü 인한 건¼의 손õ와 제4ø제1항Õ 따른 손õ¼상ÍÈ을 ö

üÝ는 ü험을 말한ö.
3. "ûÚ건¼"÷란 îç건¼ㆍ공ç건¼ㆍ교èÞ설ㆍ½ÖØㆍÞ장ㆍ의료Þ설ㆍ흥Þ장ㆍÛ½Æ

Íㆍö중÷용ÆÍㆍ운ÚÞ설ㆍ공장ㆍ공동üÝü ý ¾Õ íÿ ì¿÷ 출É 또는 근무Ý
거  ̧ 거üÝ는 건¼üÝ Ö재의 위험÷  ̧ 건¼의 면É 등을 ì¼Ýí 대통ÁÁ으ü 정Ý
는 건¼을 말한ö.

4. <Í방Þ설=÷란<Í방Þ설 설Þ 및 관½Õ 관한 ½률=제2ø제2þÕ 따른 Í방Þ설등, 
<건Þ½=제49øÕ 따른 피난Þ설, ý ¾Õ Í방 관련 Þ설üÝ 대통ÁÁ으ü 정Ý는 
것을 말한ö.(신설)

제4ø(특수건물 Í유×의 손해배상책Ç) 제 1항

d ûÚ건¼의 Íç×는 ý ûÚ건¼의 Ö재ü 인Ýí ö른 ì¿÷ ìýÝ거  ̧ 부상을 ÉÉ
을 때 또는 ö른 ì¿의 재¼Õ 손õ¬ À생한 때Õ는 üä÷ Ç는 경우Õ÷ 제8ø제1항
제2þÕ 따른 ü험®æ의 ¼위ÕÝ ý 손õ를 ¼상할 ÍÈ÷ 있ö. ÷ 경우<äÖÍÈÕ 
관한 ½률=Õ÷ 불íÝì ûÚ건¼의 Íç×Õ게 경üä(輕過失)÷있는 경우Õ÷ 또한 같ö.

제8ø(ü험®æ)

d 제5øÕ 따ÿ ¬ÉÝ는 ü험의 ü험®æ은 ö음  þ의 í분Õ 따른ö.
 1. Ö재ü험: ûÚ건¼의 Þ¬(時價)Õ õ당Ý는 ®æ
 2. 손õ¼상ÍÈ을 öüÝ는 ü험Õ õ당Ý는 부분 중 ö음  »의 í분Õ 따른 ®æ
  ¬. ìý의 경우 : 피õ× 1명ùö 5천만원 ÷상으üÝ 대통ÁÁ으ü 정Ý는 ®æ
  .̧ 부상의 경우 : 피õ× 1명ùö ìý×Õ 대한 ü험®æ의 ¼위ÕÝ 대통ÁÁ으ü 정Ý

는 ®æ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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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ö. 재¼Õ 대한 손õ¬ À생한 경우 : Ö재 1건ùö 1ö원 ÷상으üÝ î민의 Í전 및 û
Ú건¼의 Ö재위험성 등을 ì¼Ýí 대통ÁÁ으ü 정Ý는 ®æ

e 제1항제1þÕ 규정한 Þ¬의 결정Õ 관한 기준은 총½Á으ü 정한ö.

0½규351 화재로 인한 재해ü상과 ü험가È에 관한 ½률 시행규칙

제2ø(손해æ)

d<Ö재ü 인한 재õü상ü ü험¬ÉÕ 관한 ½률 ÞÞÁ=(÷Ý "Ç"÷ÿ 한ö) 제5ø제1항
제1þÕ 따른 손õæ은 ö음  þ의 ®æ을 더한 ®æ으ü 한ö.

 1. Ö재ü 인Ýí ìý한 때의 월¯æ÷  ̧ 월äÚÉæ(月實收入Ý) 또는 평균È®Õ 장래의 
취Æ¬· 기간을 곱한 ®æ

 2. ¸× 평균È®의 100ÿ분Õ õ당Ý는 장례비
e Ç 제5ø제1항제2þÕ 따른 손õæ은 Ö재ü 인Ýí 신체Õ 부상을 É은 경우Õ ý 부상

을 Þ료Ý는 óÕ ü는 º든 비용으ü 한ö.
f Ç 제5ø제1항제3þÕ 따른 손õæ은 ý 장åü 인한 ù동½ 상ä 정÷Õ 따ÿ 피õ를 É은 

당Þ의 월¯æ÷  ̧월äÚÉæ 또는 평균È®Õ 장래의 취Æ¬·기간을 곱한 ®æ으ü 한ö.
g Ç 제5ø제1항제4þÕ 따른 손õæ은 ö음  þ의 ®æ을 더한 ®æ으ü 한ö.
 1. Ö재ü 인Ýí 피õ를 É은 당Þ의 ý ¼건의 교환¬æ 또는 필Ö한 Ú½를 Ý거  ̧ ÷를 

대신할 Ú½비
 2. 제1þ의 Ú½ü 인Ýí ÚÉÕ 손ä÷ 있는 경우Õ는 Ú½기간 중 ý 손äæ

0½규361 화재로 인한 재해ü상과 ü험가È에 관한 ½률 시행령

제2ø(특수건물)

d<Ö재ü 인한 재õü상ü ü험¬ÉÕ 관한 ½률=(÷Ý "½"÷ÿ 한ö) 제2ø제3þÕÝ "
대통ÁÁ으ü 정Ý는 건¼"÷란 ö음  þ의 õ² Ý¸Õ õ당Ý는 건¼을 말한ö. 
1.<îç재산½=제5ø제1항제1þÕ 따른 부동산 중 연면É÷ 1천제곱ûñ ÷상인 건¼ 

및 ÷ 건¼ü 같은 용÷ü ì용Ý는 부Î건¼. ö만, 대통Á 관È(官邸)와 ûÚ용÷ü 
ì용Ý는 건¼üÝ ®융위원Þ¬ É정Ý는 건¼을 제외한ö.

1의2.<공ç재산 및 ¼품 관½½=제4ø제1항제1þÕ 따른 부동산 중 연면É÷ 1천제곱û
ñ ÷상인 건¼ 및 ÷ 건¼ü 같은 용÷ü ì용Ý는 부Î건¼. ö만,<한îÉ방재정공
제Þ½=Õ 따른 한îÉ방재정공제Þ(÷Ý "한îÉ방재정공제Þ"ÿ 한ö) 또는 <교èÞ
설 등의 Í전 및 çÉ관½ 등Õ 관한 ½률=제35øÕ 따른 한î교èÞ설Í전원÷ 운Ç
Ý는 공제 중 ûþ부Ö재ü험ü 같은 정÷의 손õ를 ü상Ý는 공제Õ ¬É한 É방×Þ
단체 Íç의 건¼은 제외한ö.

2.<Þ원의 설¾ㆍ운Ç 및 ü외교÷Õ 관한 ½률=제2ø제1þÕ 따른 Þ원으ü ì용Ý는 
부분의 ¼÷면É의 þ계¬ 2천제곱ûñ ÷상인 건¼

3.<의료½=제3ø제2항제3þÕ 따른 병원  ̄ 의료기관으ü ì용Ý는 건¼üÝ 연면É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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þ계¬ 3천제곱ûñ ÷상인 건¼
4.<관광진흥½=제3ø제1항제2þÕ 따른 관광Û½Æ으ü ì용Ý는 건¼üÝ 연면É의 þ

계¬ 3천제곱ûñ ÷상인 건¼
5.<공중위생관½½=제2ø제1항제2þÕ 따른 Û½Æ으ü ì용Ý는 부분의 ¼÷면É의 þ

계¬ 3천제곱ûñ ÷상인 건¼
6.<공연½=제2ø제4þÕ 따른 공연장으ü ì용Ý는 건¼üÝ 연면É의 þ계¬ 3천제곱

ûñ ÷상인 건¼
7.<방송½=제2ø제2þÕ 따른 방송ìÆ을 »É으ü ì용Ý는 건¼üÝ 연면É의 þ계¬ 

3천제곱ûñ ÷상인 건¼
8.<ç통산ÆÀ전½=제2ø제3þÕ 따른 대규ºØÿü ì용Ý는 부분의 ¼÷면É의 þ계

¬ 3천제곱ûñ ÷상인 건¼
9.<농Ú산¼ ç통 및 ¬Í정Õ 관한 ½률=제2ø제2þ 및 제6þÕ 따른 농Ú산¼÷ýÞ장 

및 민Ç농Ú산¼÷ýÞ장으ü ì용Ý는 건¼üÝ 연면É의 þ계¬ 3천제곱ûñ ÷상인 
건¼. ö만, 한îÉ방재정공제Þ¬ 운ÇÝ는 공제 중 ûþ부Ö재ü험ü 같은 정÷의 손õ
를 ü상Ý는 공제Õ ¬É한 É방×Þ단체 및 É방공기Æ Íç의 건¼을 제외한ö.

10. ö음  »의 ÇÆ으ü ì용Ý는 부분의 ¼÷면É의 þ계¬ 2천제곱ûñ ÷상인 건¼
 ¬.<게È산Æ진흥Õ 관한 ½률=제2ø제6þÕ 따른 게È제공Æ
 .̧<게È산Æ진흥Õ 관한 ½률=제2ø제7þÕ 따른 인ñ넷컴퓨ñ게ÈÞ설제공Æ 
 ö.<음Æ산Æ진흥Õ 관한 ½률=제2ø제13þÕ 따른 ù래연÷장Æ
 ÿ.<ß품위생½ ÞÞÁ=제21ø제8þ¬»Õ 따른 휴게음ßØÇÆ
 ù.<ß품위생½ ÞÞÁ=제21ø제8þ¸»Õ 따른 ÿ반음ßØÇÆ
 ¼.<ß품위생½ ÞÞÁ=제21ø제8þö»Õ 따른 단란üØÇÆ
 ì.<ß품위생½ ÞÞÁ=제21ø제8þÿ»Õ 따른 ç흥üØÇÆ
 Å.<ß품위생½ ÞÞÁ=제21ø제9þÕ 따른 공çü방 운ÇÆ
11.<Íㆍ중등교è½=제2ø 및<ì등교è½=제2øÕ 따른 Þ교ü ì용Ý는 건¼üÝ 연

면É의 þ계¬ 3천제곱ûñ ÷상인 건¼. ö만,<교èÞ설 등의 Í전 및 çÉ관½ 등Õ 
관한 ½률=제35øÕ 따른 한î교èÞ설Í전원÷ 운ÇÝ는 공제 중 ûþ부Ö재ü험ü 
같은 정÷의 손õ를 ü상Ý는 공제Õ ¬É한 É방×Þ단체 Íç의 건¼은 제외한ö.

12.<üÝ½ ÞÞÁ=제3ø제1항Õ 따른 공동üÝ으üÝ 16층 ÷상의 Å파ú 및 부Î건
¼. ÷ 경우<공동üÝ관½½=제2ø제1항제10þÕ 따른 관½ü체Õ 의Ýí 관½되는 
동ÿ한 Å파ú단É ÍÕ 있는 15층 ÷Ý의 Å파ú를 ÿý한ö.

13.<산Æ집É활성Ö 및 공장설¾Õ 관한 ½률=제16ø제1항Õ 따ÿ 등ý된 공장으üÝ 
연면É의 þ계¬ 3천제곱ûñ ÷상인 건¼

14. 층Ú¬ 11층 ÷상인 건¼. ö만, Å파ú(제12þÕ 따른 Å파ú는 제외한ö)ㆍýì 및 
º든 층을 üì용÷ü ì용Ý는 건¼ü 한îÉ방재정공제Þ¬ 운ÇÝ는 공제 중 ûþ
부Ö재ü험ü 같은 정÷의 손õ를 ü상Ý는 공제Õ ¬É한 É방×Þ단체 및 É방공기
Æ Íç의 건¼을 제외한ö.

15.<공중위생관½½=제2ø제1항제3þÕ 따른 »×장Æ으ü ì용Ý는 부분의 ¼÷면É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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þ계¬ 2천제곱ûñ ÷상인 건¼
16.<ÇÖ 및 비디æ¼의 진흥Õ 관한 ½률=제2ø제10þÕ 따른 ÇÖ상Ç관으ü ì용Ý

는 부분의 ¼÷면É의 þ계¬ 2천제곱ûñ ÷상인 건¼
17.<÷Þ철÷½=제2ø제3þ¬»Õ 따른 ÷Þ철÷의 îì(驛舍) 및 î Þ설ü ì용Ý는 

부분의 ¼÷면É의 þ계¬ 3천제곱ûñ ÷상인 îì 및 î Þ설. ö만, 한îÉ방재정
공제Þ¬ 운ÇÝ는 공제 중 ûþ부Ö재ü험ü 같은 정÷의 손õ를 ü상Ý는 공제Õ 
¬É한 É방×Þ단체 및 É방공기Æ Íç의 îì 및 î Þ설은 제외한ö.

18.<ì 및 ì장 Í전관½Õ 관한 ½률=제5øÕ 따른 ä내ì장으ü ì용Ý는 건¼
제2ø의2(Í방Þ설) ½ 제2ø제4þÕÝ <대통ÁÁ으ü 정Ý는 것=÷란 ö음  þ의 것을 말한ö.

1.<Í방Þ설 설Þ 및 관½Õ 관한 ½률=제6ø제5항제3þÕ 따른 방ÖÞ설
2.<건Þ½=제49ø제2항Õ 따ÿ 설Þ되는 방Öíß

제5ø(ü험®æ)

d ½ 제8ø제1항제2þÕ 따ÿ ûÚ건¼의 Íç×¬ ¬ÉÝíý Ý는 ü험의 ü험®æ은 ö음 
 þ의 기준을 충ùÝíý 한ö.
1. ìý의 경우: 피õ× 1명ùö 1ö5천만원의 ¼위ÕÝ 피õ×Õ게 À생한 손õæ. ö만, 

손õæ÷ 2천만원 û만인 경우Õ는 2천만원으ü 한ö.
2. 부상의 경우: 피õ× 1명ùö 별표 1Õ 따른 ®æ의 ¼위ÕÝ 피õ×Õ게 À생한 손õæ
3. 부상Õ 대한 Þ료를 ù친 후 더 ÷상의 Þ료효ü를 기대할 Ú Çì ý 증상÷ ì정된 

상ÜÕÝ ý 부상÷ 원인÷ 되õ 신체Õ 생긴 장å(÷Ý "후ç장å"ÿ 한ö)의 경우: 피
õ× 1명ùö 별표 2Õ 따른 ®æ의 ¼위ÕÝ 피õ×Õ게 À생한 손õæ

4. 재¼Õ 대한 손õ¬ À생한 경우: ìì 1건ùö 10ö원의 ¼위ÕÝ 피õ×Õ게 À생한 
손õæ

e Ý¸의 ììü 제1항제1þ부ñ 제3þ까É 중 둘 ÷상Õ õ당Ý게 된 경우Õ는 ö음  þ
의 í분Õ 따ÿ ü험®을 É¯한ö.
1. 부상당한 피õ×¬ Þ료 중 ý 부상÷ 원인÷ 되õ ìý한 경우: 피õ× 1명ùö 제1항

제1þÕ 따른 ®æü 같은 항 제2þÕ 따른 ®æ을 더한 ®æ
2. 부상당한 피õ×Õ게 후ç장å¬ 생긴 경우: 피õ× 1명ùö 제1항제2þÕ 따른 ®æü 

같은 항 제3þÕ 따른 ®æ을 더한 ®æ
3. 제1항제3þÕ 따른 ®æ을 É¯한 후 ý 부상÷ 원인÷ 되õ ìý한 경우: 피õ× 1명

ùö 제1항제1þÕ 따른 ®æÕÝ 같은 항 제3þÕ 따른 ®æ 중 ìý한 날 ÷후Õ õ
당Ý는 손õæ을 뺀 ®æ

f 제1항  þÕ 따른 손õæ의 ¼위는 총½Á으ü 정한ö.
제8ø(ü험® É )̄

d 손õü험Þì는 ü험®의 É  ̄ 청í¬ 있을 때Õ는 정당한 ìç¬ 있는 경우를 제외Ýì
는 É체Ç÷ õ당 ü험®을 É¯Ýíý 한ö.

e 손õü험Þì는 제1항Õ 따ÿ ü험®을 É¯ÝÆ을 때Õ는 É체Ç÷ ö음  þ의 ì항을 
ü험계þ×Õ게 통ÉÝíý 한ö.
1. ü험®의 É¯청í×ü ÚÁ×의 üÍ 및 성명
2. 청íæü É¯æ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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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피õ×의 üÍ 및 성명 

0½규371 ®융소비자 ü호에 관한 ½률

제2ø(정의)

÷ ½ÕÝ ì용Ý는 용õ의 뜻은 ö음ü 같ö.
 1~7. (생략)
 8. <®융Í비×=란 ®융상품Õ 관한 계þ의 체결 또는 계þ 체결의 권ç를 Ý거  ̧청þ을 ¿

는 것(÷Ý <®융상품계þ체결등=÷ÿ 한ö)Õ 관한 ®융상품판ýÆ×의 거래상대방 또는 
®융상품×문Æ×의 ×문Æ무의 상대방인 전문®융Í비× 또는 ÿ반®융Í비×를 말한ö.

 9. <전문®융Í비×=란 ®융상품Õ 관한 전문성 또는 Íç×산규º 등Õ 비Ýõ ®융상품 계
þÕ 따른 위험¼Ú·½÷ 있는 ®융Í비×üÝ ö음  »의 õ² Ý¸Õ õ당Ý는 ×를 
말한ö. ö만, 전문®융Í비× 중 대통ÁÁ으ü 정Ý는 ×¬ ÿ반®융Í비×와 같은 대우
를 ¿겠ö는 의ì를 ®융상품판ýÆ× 또는 ®융상품×문Æ×(÷Ý <®융상품판ýÆ×등=
÷ÿ 한ö)Õ게 Ý면으ü 통ÉÝ는 경우 ®융상품판ýÆ×등은 정당한 ìç¬ 있는 경우
를 제외Ýì는 ÷Õ 동의Ýíý Ý며, ®융상품판ýÆ×등÷ 동의한 경우Õ는 õ당 ®융
Í비×는 ÿ반®융Í비×ü 본ö.

   ¬. î¬
   .̧<한î은Þ½=Õ 따른 한î은Þ
   ö. 대통ÁÁ으ü 정Ý는 ®융Þì
   ÿ.<×본Þ장ü ®융þ×ÆÕ 관한 ½률=제9ø제15항제3þÕ 따른 ü권상장½인(þ×성 

상품 중 대통ÁÁ으ü 정Ý는 ®융상품계þ체결등을 할 때Õ는 전문®융Í비×와 같
은 대우를 ¿겠ö는 의ì를 ®융상품판ýÆ×등Õ게 Ý면으ü 통ÉÝ는 경우만 õ당
한ö)

   ù. ý ¾Õ ®융상품의 ç형별ü 대통ÁÁ으ü 정Ý는 ×
 10. <ÿ반®융Í비×=란 전문®융Í비×¬ Å닌 ®융Í비×를 말한ö.
제17ø(적þ성원ß) 

f ®융상품판ýÆ×등은 제2항  þ의 í분Õ 따른 정ü를 ì¼Ýí ý ÿ반®융Í비×Õ
게 ÉþÝÉ Å니Ýöì 인정되는 계þ 체결을 권çõÝ는 Å니 된ö. ÷ 경우 Éþ성 판
단 기준은 제2항  þ의 í분Õ 따ÿ 대통ÁÁ으ü 정한ö.

제18ø(적정성원ß)

e ®융상품판ýÆ×는 제1항  þ의 í분Õ 따ÿ ×인한 ì항을 ì¼Ýí õ당 ®융상품÷ 
ý ÿ반®융Í비×Õ게 É정ÝÉ Å니Ýöì 판단되는 경우Õ는 대통ÁÁ으ü 정Ý는 ¼
Õ 따ÿ ý ìä을 알½ì, ý ÿ반®융Í비×ü부ñ Ý명, 기명날인, ú취, ý ¾Õ 대통
ÁÁ으ü 정Ý는 방½으ü ×인을 ¿Åý 한ö. ÷ 경우 É정성 판단 기준은 제1항  þ
의 í분Õ 따ÿ 대통ÁÁ으ü 정한ö.

제19ø(설명의무) 

d ®융상품판ýÆ×등은 ÿ반®융Í비×Õ게 계þ 체결을 권ç(®융상품×문Æ×¬ ×문Õ 
응Ý는 것을 ÿý한ö)Ý는 경우 및 ÿ반®융Í비×¬ 설명을 Ö청Ý는 경우Õ는 ö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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þ의 ®융상품Õ 관한 중Ö한 ì항(ÿ반®융Í비×¬ û정 ì항Õ 대한 설명만을 원Ý는 
경우 õ당 ì항으ü 한정한ö)을 ÿ반®융Í비×¬ ÷õ할 Ú 있÷ý 설명Ýíý 한ö.

  1. ö음  »의 í분Õ 따른 ì항
    ¬. ü장성 상품
      1) ü장성 상품의 내용
      2) ü험료(공제료를 ÿý한ö. ÷Ý 같ö)
      3) ü험®(공제®을 ÿý한ö. ÷Ý 같ö) É¯제한 ìç 및 É¯절ì
      4) 위험ü장의 ¼위
      5) ý ¾Õ 위험ü장 기간 등 ü장성 상품Õ 관한 중Ö한 ì항으üÝ 대통ÁÁ으ü 정

Ý는 ì항
    .̧ þ×성 상품
      1) þ×성 상품의 내용
      2) þ×Õ 따른 위험
      3) 대통ÁÁ으ü 정Ý는 þ×성 상품의 경우 대통ÁÁ으ü 정Ý는 기준Õ 따ÿ ®융상

품ÊÙ판ýÆ×¬ 정Ý는 위험등¯
      4) ý ¾Õ ®융Í비×¬ 부öõý Ý는 ÚÚ료 등 þ×성 상품Õ 관한 중Ö한 ì항으

üÝ 대통ÁÁ으ü 정Ý는 ì항
    ö. 예®성 상품
      1) 예®성 상품의 내용
      2) ý ¾Õ ÷×율, Úø률 등 예®성 상품Õ 관한 중Ö한 ì항으üÝ 대통ÁÁ으ü 정

Ý는 ì항
    ÿ. 대출성 상품
      1) ®½ 및 변동 í부, 중÷상환ÚÚ료(®융Í비×¬ 대출만기ÿ÷ ÷래Ý기 전 대출®

의 전부 또는 ÿ부를 상환Ý는 경우Õ 부üÝ는 ÚÚ료를 의û한ö. ÷Ý 같ö) 부
ü í부ㆍ기간 및 ÚÚ료율 등 대출성 상품의 내용

      2) 상환방½Õ 따른 상환®æㆍ÷×율ㆍÞ기
      3) È당권 등 öü권 설정Õ 관한 ì항, öü권 äÞìç 및 öü권 äÞÕ 따른 öü

»É¼의 Íç권 상ä 등 권½변동Õ 관한 ì항
      4) 대출원½®, ÚÚ료 등 ®융Í비×¬ 대출계þ을 체결Ý는 경우 부öÝíý Ý는 ®

æ의 총æ
      5) ý ¾Õ 대출계þ의 õÉÕ 관한 ì항 등 대출성 상품Õ 관한 중Ö한 ì항으üÝ 대

통ÁÁ으ü 정Ý는 ì항
  2. 제1þ  »의 ®융상품ü 연계되거  ̧ 제휴된 ®융상품 또는 Ý비스 등(÷Ý <연계ㆍ제

휴Ý비스등=÷ÿ 한ö)÷ 있는 경우 ö음  »의 ì항
    ¬. 연계ㆍ제휴Ý비스등의 내용
    .̧ 연계ㆍ제휴Ý비스등의 ÷ÞÍÈÕ 관한 ì항
    ö. ý ¾Õ 연계ㆍ제휴Ý비스등의 제공기간 등 연계ㆍ제휴Ý비스등Õ 관한 중Ö한 ì항

으üÝ 대통ÁÁ으ü 정Ý는 ì항
  3. 제46øÕ 따른 청þ 철Þ의 기한ㆍÞì방½ㆍ효üÕ 관한 ì항



무배당 NH헤아림355건강보험2404(5~6종) 약관 인용 법D규정  ◀◀◀

- 797 -

  4. ý ¾Õ ®융Í비× üþ를 위Ýí 대통ÁÁ으ü 정Ý는 ì항
e ®융상품판ýÆ×등은 제1항Õ 따른 설명Õ 필Ö한 설명Ý를 ÿ반®융Í비×Õ게 제공Ý

íý Ý며, 설명한 내용을 ÿ반®융Í비×¬ ÷õÝÆ음을 Ý명, 기명날인, ú취 또는 ý 
¾Õ 대통ÁÁ으ü 정Ý는 방½으ü ×인을 ¿Åý 한ö. ö만, ®융Í비× üþ 및 건전
한 거래질Ý를 õ칠 우¼¬ Ç는 경우üÝ 대통ÁÁ으ü 정Ý는 경우Õ는 설명Ý를 제공
ÝÉ Å니할 Ú 있ö.

f ®융상품판ýÆ×등은 제1항Õ 따른 설명을 할 때 ÿ반®융Í비×의 þ½É인 판단 또는 
®융상품의 ¬ÞÕ 중대한 Ç향을 û칠 Ú 있는 ì항으üÝ 대통ÁÁ으ü 정Ý는 ì항을 
거짓으ü 또는 왜í(불×ä한 ì항Õ 대Ýí 단정É 판단을 제공Ý거  ̧×äÝöì æ인Ý
게 할 ÍÉ¬ 있는 내용을 알½는 Þ위를 말한ö)Ýí 설명Ý거  ̧대통ÁÁ으ü 정Ý는 중
Ö한 ì항을 빠뜨¼Ý는 Å니 된ö.

g 제2항Õ 따른 설명Ý의 내용 및 제공 방½ㆍ절ìÕ 관한 세부내용은 대통ÁÁ으ü 정한ö.
제20ø(불공정영업행위의 ®É) 

d ®융상품판ýÆ×등은 우월É É위를 ÷용Ýí ®융Í비×의 권ø을 îõÝ는 ö음  þ
의 õ² Ý¸Õ õ당Ý는 Þ위(÷Ý <불공정ÇÆÞ위=ÿ 한ö)를 õÝ는 Å니 된ö.

  1. 대출성 상품, ý ¾Õ 대통ÁÁ으ü 정Ý는 ®융상품Õ 관한 계þ체결ü 관련Ýí ®융
Í비×의 의ìÕ 반Ýí ö른 ®융상품의 계þ체결을 ½ÖÝ는 Þ위

  2. 대출성 상품, ý ¾Õ 대통ÁÁ으ü 정Ý는 ®융상품Õ 관한 계þ체결ü 관련Ýí 부당
Ý게 öü를 ÖíÝ거  ̧ü증을 ÖíÝ는 Þ위

  3. ®융상품판ýÆ×등 또는 ý ÈÊ원÷ Æ무와 관련Ýí 편ø을 ÖíÝ거  ̧제공¿는 Þ위
  4. 대출성 상품의 경우 ö음  »의 õ² Ý¸Õ õ당Ý는 Þ위
    ¬. ×기 또는 제3×의 ÷ø을 위Ýí ®융Í비×Õ게 û정 대출 상환방ß을 ½ÖÝ는 Þ위
    .̧ 1)부ñ 3)까É의 경우를 제외Ýì ÚÚ료, 위þ® 또는 ý ¾Õ õ떤 명»÷든 중÷

상환ÚÚ료를 부üÝ는 Þ위
      1) 대출계þ÷ 성¾한 날부ñ 3년 ÷내Õ 상환Ý는 경우
      2) ö른 ½ÁÕ 따ÿ 중÷상환ÚÚ료 부ü¬ 허용되는 경우
      3) ®융Í비× üþ 및 건전한 거래질Ý를 õ칠 우¼¬ Ç는 Þ위üÝ 대통ÁÁ으ü 정

Ý는 경우
    ö. ¼인Õ 대한 대출 등 대통ÁÁ으ü 정Ý는 대출상품의 계þü 관련Ýí 제3×의 연대

ü증을 ÖíÝ는 경우
  5. 연계ㆍ제휴Ý비스등÷ 있는 경우 연계ㆍ제휴Ý비스등을 부당Ý게 ÞÍÝ거  ̧ 변경Ý는 

Þ위üÝ 대통ÁÁ으ü 정Ý는 Þ위. ö만, 연계ㆍ제휴Ý비스등을 불¬피Ý게 ÞÍÝ거
 ̧ 변경Ý더ÿ÷ ®융Í비×Õ게 ýÕ 상응Ý는 ö른 연계ㆍ제휴Ý비스등을 제공Ý는 

경우와 ®융상품판ýÆ×등의 휴Æㆍ파산ㆍ경Ç상의 위기 등Õ 따른 불¬피한 경우는 
제외한ö.

  6. ý ¾Õ ®융상품판ýÆ×등÷ 우월É É위를 ÷용Ýí ®융Í비×의 권ø을 îõÝ는 
Þ위

e 불공정ÇÆÞ위Õ 관Ýí í체É인 ç형 또는 기준은 대통ÁÁ으ü 정한ö.
제21ø(부당권유행위 ®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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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융상품판ýÆ×등은 계þ 체결을 권ç(®융상품×문Æ×¬ ×문Õ 응Ý는 것을 ÿý한ö. 
÷Ý ÷ øÕÝ 같ö)Ý는 경우Õ ö음  þ의 õ² Ý¸Õ õ당Ý는 Þ위를 õÝ는 Å니 된
ö. ö만, ®융Í비× üþ 및 건전한 거래질Ý를 õ칠 우¼¬ Ç는 Þ위üÝ 대통ÁÁ으ü 
정Ý는 Þ위는 제외한ö.
  1. 불×ä한 ì항Õ 대Ýí 단정É 판단을 제공Ý거  ̧×äÝöì æ인Ý게 할 ÍÉ¬ 있는 

내용을 알½는 Þ위
  2. ®융상품의 내용을 ìäü ö르게 알½는 Þ위
  3. ®융상품의 ¬ÞÕ 중대한 Ç향을 ûÞ는 ì항을 û½ 알ì 있으면Ý ®융Í비×Õ게 알

½É Å니Ý는 Þ위
  4. ®융상품 내용의 ÿ부Õ 대Ýí 비교대상 및 기준을 Á히É Å니Ý거  ̧ ½관É인 근거 

Ç÷ ö른 ®융상품ü 비교Ýí õ당 ®융상품÷ 우ÚÝ거  ̧ç½Ýöì 알½는 Þ위
  5. ü장성 상품의 경우 ö음  »의 õ² Ý¸Õ õ당Ý는 Þ위
    ¬. ®융Í비×(÷õ관계인으üÝ 대통ÁÁ으ü 정Ý는 ×를 ÿý한ö. ÷Ý ÷ þÕÝ 

같ö)¬ ü장성 상품 계þ의 중Ö한 ì항을 ®융상품ÊÙ판ýÆ×Õ게 알½는 것을 
방õÝ거  ̧알½É Å니할 것을 권çÝ는 Þ위

    .̧ ®융Í비×¬ ü장성 상품 계þ의 중Ö한 ì항Õ 대Ýí 부äÝ게 ®융상품ÊÙ판ý
Æ×Õ게 알릴 것을 권çÝ는 Þ위

  6. þ×성 상품의 경우 ö음  »의 õ² Ý¸Õ õ당Ý는 Þ위
    ¬. ®융Í비×ü부ñ 계þ의 체결권ç를 õ줄 것을 Ö청¿É Å니Ýì 방문ㆍ전Ö 등 ä

Þ간 대Ö의 방½을 ÷용Ý는 Þ위
    .̧ 계þ의 체결권ç를 ¿은 ®융Í비×¬ ÷를 거부Ý는 취É의 의ì를 표ÞÝÆ는ó÷ 

계þ의 체결권ç를 계ÎÝ는 Þ위
  7. ý ¾Õ ®융Í비× üþ 또는 건전한 거래질Ý를 õ칠 우¼¬ 있는 Þ위üÝ 대통ÁÁ

으ü 정Ý는 Þ위
제46ø(청약의 철회) 

d ®융상품판ýÆ×등ü 대통ÁÁ으ü  정Ý는 ü장성 상품, þ×성 상품, 대출성 상품 
또는 ®융상품×문Õ 관한 계þ의 청þ을 한 ÿ반®융Í비×는 ö음  þ의 í분Õ 따른 
기간(거래 당ì× ì÷Õ ö음  þ의 기간üö 긴 기간으ü þ정한 경우Õ는 ý 기간) 
내Õ 청þ을 철Þ할 Ú 있ö.

  1. ü장성 상품: ÿ반®융Í비×¬<상½=제640øÕ 따른 ü험증권을 ¿은 날부ñ 15ÿü 
청þ을 한 날부ñ 30ÿ 중 먼È ÷래Ý는 기간

  2. þ×성 상품, ®융상품×문: ö음  »의 õ² Ý¸Õ õ당Ý는 날부ñ 7ÿ
    ¬. 제23ø제1항 본문Õ 따ÿ 계þÝ류를 제공¿은 날
    .̧ 제23ø제1항 단ÝÕ 따른 경우 계þ체결ÿ
  3. 대출성 상품: ö음  »의 õ² Ý¸Õ õ당Ý는 날[ö음  »의 õ² Ý¸Õ õ당Ý

는 날üö 계þÕ 따른 ®전ㆍ재Öㆍ용î(÷Ý ÷ øÕÝ <®전ㆍ재Ö등=÷ÿ 한ö)의 
É¯÷ ¸게 ÷루õ진 경우Õ는 ý É¯ÿ]부ñ 14ÿ

    ¬. 제23ø제1항 본문Õ 따ÿ 계þÝ류를 제공¿은 날
    .̧ 제23ø제1항 단ÝÕ 따른 경우 계þ체결ÿ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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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 제1항Õ 따른 청þ의 철Þ는 ö음  þÕÝ 정한 Þ기Õ 효½÷ À생한ö.
  1. ü장성 상품, þ×성 상품, ®융상품×문: ÿ반®융Í비×¬ 청þ의 철Þ의ì를 표ÞÝ기 

위Ýí Ý면(대통ÁÁ으ü 정Ý는 방½Õ 따른 경우를 ÿý한ö. ÷Ý ÷ 절ÕÝ <Ý면
등=÷ÿ 한ö)을 À송한 때

  2. 대출성 상품: ÿ반®융Í비×¬ 청þ의 철Þ의ì를 표ÞÝ기 위Ýí Ý면등을 À송Ýì, 
ö음  »의 ®전ㆍ재Ö등(÷û 제공된 용î은 제외Ý며, ÿ정한 Þ설을 ÷용Ý거  ̧용
î을 제공¿을 Ú 있는 권½를 ÿý한ö. ÷Ý ÷ 항ÕÝ 같ö)을 반환한 때

    ¬. ÷û 공¯¿은 ®전ㆍ재Ö등
    .̧ ÷û 공¯¿은 ®전ü 관련Ýí 대통ÁÁ으ü 정Ý는 ÷×
    ö. õ당 계þü 관련Ýí ®융상품판ýÆ×등÷ 제3×Õ게 ÷û É¯한 ÚÚ료 등 대통

ÁÁ으ü 정Ý는 비용
f 제1항Õ 따ÿ 청þ÷ 철Þ된 경우 ®융상품판ýÆ×등÷ ÿ반®융Í비×ü부ñ ¿은 ®전

ㆍ재Ö등의 반환은 ö음  þ의 õ² Ý¸Õ õ당Ý는 방½으ü 한ö.
  1. ü장성 상품: ®융상품판ýÆ×등은 청þ의 철Þ를 ÙÚ한 날부ñ 3ÇÆÿ ÷내Õ ÷û 

¿은 ®전ㆍ재Ö등을 반환Ýì, ®전ㆍ재Ö등의 반환÷ ¸õ진 기간Õ 대Ýí는 대통Á
Á으ü 정Ý는 ¼Õ 따ÿ 계산한 ®æ을 더Ýí É¯할 것

  2. þ×성 상품, ®융상품×문: ®융상품판ýÆ×등은 청þ의 철Þ를 ÙÚ한 날부ñ 3ÇÆ
ÿ ÷내Õ ÷û ¿은 ®전ㆍ재Ö등을 반환Ýì, ®전ㆍ재Ö등의 반환÷ ¸õ진 기간Õ 
대õÝ는 대통ÁÁ으ü 정Ý는 ¼Õ 따ÿ 계산한 ®æ을 더Ýí É¯할 것. ö만, 대통
ÁÁ으ü 정Ý는 ®æ ÷내인 경우Õ는 반환ÝÉ Å니할 Ú 있ö.

  3. 대출성 상품: ®융상품판ýÆ×등은 ÿ반®융Í비×ü부ñ 제2항제2þÕ 따른 ®전ㆍ재
Ö등, ÷× 및 ÚÚ료를 반환¿은 날부ñ 3ÇÆÿ ÷내Õ ÿ반®융Í비×Õ게 대통ÁÁ
으ü 정Ý는 ¼Õ 따ÿ õ당 대출ü 관련Ýí ÿ반®융Í비×ü부ñ ¿은 ÚÚ료를 ÿý
Ýí ÷û ¿은 ®전ㆍ재Ö등을 반환Ýì, ®전ㆍ재Ö등의 반환÷ ¸õ진 기간Õ 대õÝ
는 대통ÁÁ으ü 정Ý는 ¼Õ 따ÿ 계산한 ®æ을 더Ýí É¯할 것

g 제1항Õ 따ÿ 청þ÷ 철Þ된 경우 ®융상품판ýÆ×등은 ÿ반®융Í비×Õ 대Ýí 청þ의 
철ÞÕ 따른 손õ¼상 또는 위þ® 등 ®전의 É¯을 청í할 Ú Çö.

h ü장성 상품의 경우 청þ÷ 철Þ된 당Þ ÷û ü험®의 É¯ìç¬ À생한 경우Õ는 청þ 
철Þ의 효½은 À생ÝÉ Å니한ö. ö만, ÿ반®융Í비×¬ ü험®의 É¯ìç¬ À생Ý음
을 알면Ý 청þ을 철Þ한 경우Õ는 ýÿÝÉ Å니Ýö.

i 제1항부ñ 제5항까É의 규정Õ 반Ý는 ûþ으üÝ ÿ반®융Í비×Õ게 불½한 것은 무효
ü 한ö.

j 제1항부ñ 제3항까É의 규정Õ 따른 청þ 철Þ권의 Þì 및 ýÕ 따른 효ü 등Õ 관Ýí 
필Ö한 ì항은 대통ÁÁ으ü 정한ö.

제47ø(위½계약의 해É) 

d ®융Í비×는 ®융상품판ýÆ×등÷ 제17ø제3항, 제18ø제2항, 제19ø제1항ㆍ제3항, 제
20ø제1항 또는 제21ø를 위반Ýí 대통ÁÁ으ü 정Ý는 ®융상품Õ 관한 계þ을 체결한 
경우 5년 ÷내의 대통ÁÁ으ü 정Ý는 기간 내Õ Ý면등으ü õ당 계þ의 õÉ를 Öí할 
Ú 있ö. ÷ 경우 ®융상품판ýÆ×등은 õÉ를 Öí¿은 날부ñ 10ÿ ÷내Õ ®융Í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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Õ게 ÚĀí부를 통ÉÝíý Ý며, 거절할 때Õ는 거절ìç를 ý께 통ÉÝíý 한ö.
e ®융Í비×는 ®융상품판ýÆ×등÷ 정당한 ìç Ç÷ 제1항의 Öí를 따르É Ï는 경우 

õ당 계þ을 õÉ할 Ú 있ö.
f 제1항 및 제2항Õ 따ÿ 계þ÷ õÉ된 경우 ®융상품판ýÆ×등은 ÚÚ료, 위þ® 등 계

þ의 õÉ와 관련된 비용을 Öí할 Ú Çö.
g 제1항부ñ 제3항까É의 규정Õ 따른 계þ의 õÉÖí권의 ÞìÖ건, Þì¼위 및 정당한 

ìç 등ü 관련Ýí 필Ö한 ì항은 대통ÁÁ으ü 정한ö.

0½규381 특정¼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½률

제5ø의 13(어린÷ ü호íî에Ý 어린÷ Þ사상의 ¬중처벌)

×동ì등의 운전×¬<÷ü교통½=제12ø 제3항Õ 따른 õ린÷üþíîÕÝ 같은 ø 제1항
Õ 따른 øÞ를 준ÚÝì õ린÷의 Í전Õ ç의Ý면Ý 운전Ýíý 할 의무를 위반Ýí õ린
÷(13세û만인 ì¿을 말한ö. ÷Ý같ö) Õ게<교통ììÜ½ û례½=제3ø제1항의 죄를 ¼
한 경우Õ는 ö음  þ의 í분Õ 따ÿ ¬중Ü벌 한ö.
  1. õ린÷를 ìýÕ ÷르게 한 경우Õ는 무기 또는 3년 ÷상의 징îÕ Ü한ö.
  2. õ린÷를 상õÕ ÷르게 한 경우Õ는 1년 ÷상 15년 ÷Ý의 징î 또는 500만원 ÷상 

3천만원 ÷Ý의 벌®Õ Ü한ö.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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색인 (무) NH헤아림355건강보험2404(5~6종) 약관

특별약관 명 페이지

0 (무) NH헤아림355건강보험2404(5~6종) 1

간병인ì용 ÿ반상õÉ원ÿ당(1ÿ÷상180ÿ한÷)(Ö양병원)(355간편¬É)ü장 û별þ관 137
간병인ì용 ÿ반상õÉ원ÿ당(1ÿ÷상180ÿ한÷)(Ö양병원제외)(355간편¬É)ü장 û별þ관 132
간병인ì용 ÿ반상õÉ원ÿ당(1ÿ÷상30ÿ한÷)(Ö양병원)(355간편¬É)ü장 û별þ관 146
간병인ì용 ÿ반상õÉ원ÿ당(1ÿ÷상30ÿ한÷)(Ö양병원제외)(355간편¬É)ü장 û별þ관 141
간병인ì용 질병É원ÿ당(1ÿ÷상180ÿ한÷)(Ö양병원)(355간편¬É)ü장 û별þ관 383
간병인ì용 질병É원ÿ당(1ÿ÷상30ÿ한÷)(Ö양병원)(355간편¬É)ü장 û별þ관 393
간병인ì용 질병É원ÿ당(1ÿ÷상30ÿ한÷)(Ö양병원제외)(355간편¬É)ü장 û별þ관 387
간병인ì용질병É원ÿ당(1ÿ÷상180ÿ한÷)(Ö양병원제외)(355간편¬É)ü장 û별þ관 377
간þ·간병통þÝ비스ì용 ÿ반상õÉ원ÿ당(1ÿ÷상180ÿ한÷)(상¯종þ병원)(355간편¬É) ü장 û별þ관159
간þ·간병통þÝ비스ì용 ÿ반상õÉ원ÿ당(1ÿ÷상180ÿ한÷)(Ö양병원제외)(355간편¬É)ü장 û별þ관149
간þ·간병통þÝ비스ì용 ÿ반상õÉ원ÿ당(1ÿ÷상180ÿ한÷)(종þ병원)(355간편¬É)ü장 û별þ관 154
간þ·간병통þÝ비스ì용 ÿ반상õÉ원ÿ당(1ÿ÷상30ÿ한÷)(상¯종þ병원)(355간편¬É)ü장 û별þ관 173
간þ·간병통þÝ비스ì용 ÿ반상õÉ원ÿ당(1ÿ÷상30ÿ한÷)(Ö양병원제외)(355간편¬É)ü장 û별þ관 164
간þ·간병통þÝ비스ì용 ÿ반상õÉ원ÿ당(1ÿ÷상30ÿ한÷)(종þ병원)(355간편¬É)ü장 û별þ관 168
간þ·간병통þÝ비스ì용 질병É원ÿ당(1ÿ÷상180ÿ한÷)(상¯종þ병원)(355간편¬É)ü장 û별þ관 409
간þ·간병통þÝ비스ì용 질병É원ÿ당(1ÿ÷상180ÿ한÷)(Ö양병원제외)(355간편¬É)ü장 û별þ관 397
간þ·간병통þÝ비스ì용 질병É원ÿ당(1ÿ÷상180ÿ한÷)(종þ병원)(355간편¬É)ü장 û별þ관 403
간þ·간병통þÝ비스ì용 질병É원ÿ당(1ÿ÷상30ÿ한÷)(상¯종þ병원)(355간편¬É)ü장 û별þ관 426
간þ·간병통þÝ비스ì용 질병É원ÿ당(1ÿ÷상30ÿ한÷)(Ö양병원제외)(355간편¬É)ü장 û별þ관 415
간þ·간병통þÝ비스ì용 질병É원ÿ당(1ÿ÷상30ÿ한÷)(종þ병원)(355간편¬É)ü장 û별þ관 420
갱신형 ½상선ØÚà후þ르몬þ¼허¬Þ료비(최Í1Þ한)(355간편¬É)ü장 û별þ관 494
갱신형 ö빈Þü봇ØÚà비(û정Ø)(최Í1Þ한)(355간편¬É)ü장 û별þ관 509
갱신형 ö빈Þü봇ØÚà비(û정Ø제외)(최Í1Þ한)(355간편¬É)ü장 û별þ관 502
갱신형 Ø진단비(çìØ제외)(355간편¬É)ü장 û별þ관 542
갱신형 중증외상산정û례대상(연간1Þ한)(355간편¬É)ü장 û별þ관 540
갱신형 중증질환(뇌혈관)산정û례대상(연간1Þ한)(355간편¬É)ü장 û별þ관 527
갱신형 중증질환(뇌혈관)산정û례대상(최Í1Þ한)(355간편¬É)ü장 û별þ관 524
갱신형 중증질환(î장)산정û례대상(연간1Þ한)(355간편¬É)ü장 û별þ관 5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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갱신형 중증질환(î장)산정û례대상(최Í1Þ한)(355간편¬É)ü장 û별þ관 530
갱신형 중증질환×(Ø)산정û례대상(최Í1Þ한)(355간편¬É)ü장 û별þ관 516
갱신형 중증Ö상산정û례대상(최Í1Þ한)(355간편¬É)ü장 û별þ관 537
갱신형 질병후ç장õ(80%û만)(355간편¬É)ü장 û별þ관 549
갱신형 질병후ç장õ(80%÷상)(355간편¬É)ü장 û별þ관 547
갱신형 û정면î항Øþ¼허¬Þ료비(연간1Þ한)(355간편¬É)ü장 û별þ관 561
갱신형 û정면î항Øþ¼허¬Þ료비(최Í1Þ한)(355간편¬É)ü장 û별þ관 552
갱신형 û정항Øþ르몬þ¼허¬Þ료비(기Ð피부Ø/½상선Ø제외)(연간1Þ한)(355간편¬É)ü장 û별þ관 485
갱신형 û정항Øþ르몬þ¼허¬Þ료비(기Ð피부Ø/½상선Ø제외)(최Í1Þ한)(355간편¬É)ü장 û별þ관 477
갱신형 표É항Øþ¼허¬Þ료비(연간1Þ한)(355간편¬É)ü장 û별þ관 468
갱신형 표É항Øþ¼허¬Þ료비(최Í1Þ한)(355간편¬É)ü장 û별þ관 460
갱신형 항Ø방ì선(세기ø절)Þ료비(최Í1Þ한)(355간편¬É)ü장 û별þ관 455
갱신형 항Ø방ì선(양성×)Þ료비(최Í1Þ한)(355간편¬É)ü장 û별þ관 450
계ÎØ진단비(355간편¬É)ü장 û별þ관 224
ì관절인공관절Úà비ü장 û별þ관 447
골절Úà비(355간편¬É)ü장 û별þ관 113
골절진단비(ÞÅ파절제외)(355간편¬É)ü장 û별þ관 111
¯성î근경É증진단비(355간편¬É)ü장 û별þ관 273
¯성î근경É증혈전용õÞ료비(연간1Þ한)(355간편¬É)ü장 û별þ관 311
¯성î근경É증혈전용õÞ료비(최Í1Þ한)(355간편¬É)ü장 û별þ관 308
깁스Þ료비ü장 û별þ관 443
뇌경É증혈전용õÞ료비(연간1Þ한)(355간편¬É)ü장 û별þ관 316
뇌경É증혈전용õÞ료비(최Í1Þ한)(355간편¬É)ü장 û별þ관 314
뇌졸중진단비(355간편¬É)ü장 û별þ관 269
뇌졸중혈전용õÞ료비(연간1Þ한)(355간편¬É)ü장 û별þ관 321
뇌졸중혈전용õÞ료비(최Í1Þ한)(355간편¬É)ü장 û별þ관 319
뇌출혈진단비(355간편¬É)ü장 û별þ관 267
뇌혈관질환Úà비(355간편¬É)ü장 û별þ관 277
뇌혈관질환진단비(355간편¬É)ü장 û별þ관 271
대상ÿ진진단비(355간편¬É)ü장 û별þ관 332
144대질병Úà비(355간편¬É)ü장 û별þ관 194
ü험료×동¹É û별þ관 571
î근병증진단비(355간편¬É)ü장 û별þ관 2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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î혈관û정질환a(기Ðî장부정þ제외)진단비(355간편¬É)ü장 û별þ관 303
î혈관û정질환a진단비(355간편¬É)ü장 û별þ관 300
ØÚà비(çìØ제외)(355간편¬É)ü장 û별þ관 232
ØÖ양병원É원ÿ당(1ÿ÷상90ÿ한÷)(355간편¬É)ü장 û별þ관 259
ØÊÙÞ료É원ÿ당(Ö양병원제외, 1ÿ÷상180ÿ한÷)(355간편¬É)ü장 û별þ관 251
Ø진단비(çìØ제외)(355간편¬É)ü장 û별þ관 216
Ø진단비(çìØ제외)(체증형)(355간편¬É)ü장 û별þ관 343
양성뇌종양진단비b(355간편¬É)ü장 û별þ관 334
5대ìæÞ료비Ø진단비(355간편¬É)ü장 û별þ관 213
5대골절진단비(355간편¬É)ü장 û별þ관 110
[5종] ü험료¹É면제대상(355간편¬É)ü장 û별þ관 437
[5종] ü험료¹ÉÉ원(çìØ진단)(355간편¬É)ü장 û별þ관 432
Öü결Þ진단비(최Í1Þ한)(355간편¬É)ü장 û별þ관 328
çìØÚà비(355간편¬É)ü장 û별þ관 237
çìØ진단비(355간편¬É)ü장 û별þ관 220
çìØ진단비(체증형)(355간편¬É)ü장 û별þ관 347
÷륜×동ì 운전 및 Ñ승중 상õ 부öü û별þ관 572
인공관절Úà비ü장 û별þ관 444
ÿ반상õ상¯종þ병원É원ÿ당(1ÿ÷상180ÿ한÷)(355간편¬É)ü장 û별þ관 105
ÿ반상õÚà비(1~5종)(355간편¬É)ü장 û별þ관 96
ÿ반상õÚà비(1~8종)(Þàÿý)(¯í)(355간편¬É)ü장 û별þ관 119
ÿ반상õÚà비(355간편¬É)ü장 û별þ관 93
ÿ반상õÉ원Úà비(당ÿÉ원제외)(355간편¬É)ü장 û별þ관 129
ÿ반상õÉ원ÿ당(1ÿ÷상180ÿ한÷)(355간편¬É)ü장 û별þ관 100
ÿ반상õ중환×äÉ원ÿ당(1ÿ÷상180ÿ한÷)(355간편¬É)ü장 û별þ관 102
ÿ반상õ통원Úà비(당ÿÉ원ÿý)(355간편¬É)ü장 û별þ관 126
ÿ반상õ후ç장õ(80%û만)(355간편¬É)ü장 û별þ관 91
ÿ반상õ후ç장õ(80%÷상)(355간편¬É)ü장 û별þ관 89
×동갱신 É용대상 û별þ관 582
장å인전용ü험전환 û별þ관 577
전÷Ø진단비(355간편¬É)ü장 û별þ관 351
전×Ý명 û별þ관 576
üÖî장ý증질환진단비(355간편¬É)ü장 û별þ관 2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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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증½상선Ø진단비(355간편¬É)ü장 û별þ관 373
É정대½청íÝ비스 û별þ관 573
질병ìý(355간편¬É)ü장 û별þ관 179
질병상¯종þ병원É원ÿ당(1ÿ÷상180ÿ한÷)(355간편¬É)ü장 û별þ관 206
질병Úà비(1~5종)b(355간편¬É)ü장 û별þ관 189
질병Úà비(1~8종)(Þàÿý)(¯í)(355간편¬É)ü장 û별þ관 336
질병Úà비(355간편¬É)ü장 û별þ관 185
질병Úà비(4대û정질병제외)(355간편¬É)ü장 û별þ관 369
질병É원Úà비(당ÿÉ원제외)(355간편¬É)ü장 û별þ관 360
질병É원ÿ당(1ÿ÷상180ÿ한÷)(355간편¬É)ü장 û별þ관 200
질병중환×äÉ원ÿ당(1ÿ÷상180ÿ한÷)(355간편¬É)ü장 û별þ관 203
질병통원Úà비(당ÿÉ원ÿý)(355간편¬É)ü장 û별þ관 355
질병후ç장õ(80%û만)(355간편¬É)ü장 û별þ관 182
질병후ç장õ(80%÷상)(355간편¬É)ü장 û별þ관 180
통풍진단비(355간편¬É)ü장 û별þ관 330
û정뇌혈관질환진단비(355간편¬É)ü장 û별þ관 365
û정순환계질환Úà비(1~5종)(당뇨병및÷상É질혈증ÿý)(355간편¬É)ü장 û별þ관 305
û정순환계질환진단비(1~5종)(당뇨병및÷상É질혈증ÿý)(355간편¬É)ü장 û별þ관 283
û정순환계질환진단비(2~5종)(355간편¬É)ü장 û별þ관 286
û정순환계질환진단비(3~5종)(355간편¬É)ü장 û별þ관 289
û정순환계질환진단비(4~5종)(355간편¬É)ü장 û별þ관 291
û정순환계질환진단비(5종)(355간편¬É)ü장 û별þ관 294
û정허혈성î장질환진단비(355간편¬É)ü장 û별þ관 367
û정허혈성î장질환혈전용õÞ료비(연간1Þ한)(355간편¬É)ü장 û별þ관 325
û정허혈성î장질환혈전용õÞ료비(최Í1Þ한)(355간편¬É)ü장 û별þ관 323
항Ø방ì선·þ¼Þ료비(연간1Þ한)(355간편¬É)ü장 û별þ관 247
항Ø방ì선·þ¼Þ료비(최Í1Þ한)(355간편¬É)ü장 û별þ관 242
허혈성î장질환Úà비(355간편¬É)ü장 û별þ관 280
허혈성î장질환진단비(355간편¬É)ü장 û별þ관 275
Ö상Úà비(355간편¬É)ü장 û별þ관 116
Ö상진단비(355간편¬É)ü장 û별þ관 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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